
 





￭  일러두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발간하는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순서에 따라 외국의 선거제도 등을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주요 10개 국의 

정치·선거제도와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주제마다 각국의 현황 및 OECD 

회원국(현재 38개국 중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제외)의 현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

개발기구는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존중을 기본가치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과 

인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부간 정책 연구 협력기구로 각종 사례의 비교대상으로 

제시되고 있음.

 각국의 헌법․선거법․의회법 내용을 바탕으로 형법․민법 등 일반법 등을 참고해 작성

했으며, 해당 국가의 선거위원회․의회․정부․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각종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관련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내용에 관한 출처를 본문에 

각주로 표기하고 참고문헌에 해당 국가별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선거 결과 및 최신 법령 개정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면의 한계 상 해당 

국가의 변동 사항을 바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고 그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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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각국의 통치체제와 의회·선거제도

통치형태 대륙 국가

군주국(5)

아시아(1) 브루나이

중동(3)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아프리카(1) 에스와티니

입헌군주국
(36)

아시아(5) 부탄, 캄보디아,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중동(4) 바레인, 모로코, 요르단, 쿠웨이트

아프리카(1) 레소토

유럽
(11)

안도라, 벨기에,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
인, 스웨덴, 영국

중·남·북미
(9)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벨리즈, 캐나다, 그레나다,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오세아니아(6)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공화국
(156)

아시아
(24)

한국,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
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몰디브, 몽골,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중동
(13)

알제리, 차드,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리비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예멘, 레바논

아프리카
(46)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
국,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
아,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
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
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셀,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
단,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유럽
(37)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
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코소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북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몬테네그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
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중·남·북미
(28)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수리남, 미국, 우
루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오세아니아(8)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사모아, 바누아투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S001 (검색일 2022.3.3.)
CIA. World Fact book. ‘GOVERNMENT TYPE.’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field/government-type (검색일 2022.3.3.)
외교부. 국가 및 지역정보 
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list.do (검색일 2022.3.3.)

<표 1-1> 각국의 통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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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국가

대통령제
(91)

아시아(11)
한국,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디브, 미얀마, 필
리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중동(6) 알제리, 이집트, 이란,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아프리카
(42)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
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가봉, 감
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르완다, 나이지리아,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유럽(6)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키프로스, 러시아, 타지키스탄, 튀르키예

중·남·북미
(23)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
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
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오세아니아
(3)

키리바시,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의원
내각제
(74)

아시아(11)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싱가
포르, 태국 

중동(5) 바레인, 이라크, 이스라엘, 레바논, 카타르

아프리카(4) 에티오피아, 레소토, 모리셔스, 소말리아

유럽
(32)

알바니아,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북마케도니아,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
이,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중·남·북미
(11)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벨리즈, 캐나다,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
비스연방,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오세아니아
(11)

사모아, 호주, 피지, 마셜제도,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투
발루, 바누아투

이원정부제
(14)

카보베르데, 핀란드, 프랑스, 몰도바, 팔레스타인,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상투메프
린시페,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동티모르, 튀니지, 우크라이나

집단지도제(1) 스위스

기타(8) 브루나이, 쿠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북한, 중국, 라오스, 리비아 

※ 이원정부제: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의회의 신임을 얻어 총리를 지명하고, 총리가 의회의 신임을 얻어 정부내각을 구성
※ 집단지도제: 임기가 4년인 정부각료 7명이 돌아가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맡고, 상원과 하원의 합동회의에서 선출되

는 대통령은 사실상 수석 각료로서 대외적인 외교 및 의전위주의 활동을 함.
※ 국가별 정부형태는 판단 기준 또는 현실 정치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분될 수 있음.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Does the country have a president?’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S003 (검색일 2022.3.3.)
CIA. World Fact book. ‘GOVERNMENT TYPE.’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field/government-type (검색일 2022.3.4.)
외교부. 국가 및 지역정보
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list.do (검색일 2022.3.4.)

<표 1-2> 각국의 정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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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한국 이란 앙골라 알바니아 코스타리카 피지

방글라데시 이라크 베냉 안도라 쿠바 키리바시

브루나이 이스라엘 보츠와나 아르메니아 도미니카연방 마셜제도

중국 쿠웨이트 부르키나파소 아제르바이잔 에콰도르 미크로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리비아 카보베르데 불가리아 엘살바도르 나우루

라오스 카타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크로아티아 과테말라 뉴질랜드

몰디브 레바논 차드 키프로스 가이아나 파푸아뉴기니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코모로 덴마크 온두라스 사모아

싱가포르 시리아 지부티 에스토니아 니카라과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 에리트레아 핀란드 파나마 통가

동티모르 감비아 그리스조지아 페루 투발루

베트남 가나 헝가리 세인트키츠네비스 바누아투

기니 아이슬란드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기니비사우 라트비아 수리남

말라위 리히텐슈타인 베네수엘라

말리 리투아니아

모리타니 룩셈부르크

모리셔스 몰타

모잠비크 모나코

니제르 몬테네그로

상투메프린시페 북마케도니아

세네갈 노르웨이

세이셀 포르투갈

시에라리온 몰도바

토고 산마리노

우간다 세르비아

탄자니아 슬로바키아

잠비아 스웨덴

튀니지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12개국 10개국 29개국 30개국 15개국 12개국

<표 1-3> 각국의 의회제도

∎단원제 국가 10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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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부룬디 오스트리아 앤티가바부다 호주

부탄 바레인 카메룬 벨라루스 아르헨티나 팔라우

캄보디아 이집트 콩고공화국 벨기에 바하마

인도 요르단 콩고민주공화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바베이도스

인도네시아 오만 코트디부아르 체코 벨리즈

일본 예멘 적도기니 프랑스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에스와티니 독일 브라질

말레이시아 에티오피아 아일랜드 캐나다

미얀마 가봉 이탈리아 칠레

네팔 레소토 네덜란드 콜롬비아

파키스탄 케냐 폴란드 도미니카공화국

필리핀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그레나다

타지키스탄 마다가스카르 러시아 아이티

태국 모로코수단 슬로베니아 자메이카

투르크메니스탄 나미비아 스페인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스위스 파라과이

르완다 영국 세인트루시아

소말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남수단 우루과이

짐바브웨

16개국 6개국 20개국 17개국 20개국 2개국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Number of Chambers.’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S004 (검색일 2022.3.4.)
IPU Parline. The IPU’s Open Data Platform. ‘Structure of Parliament.’ 
https://data.ipu.org/compare?field=country%3A%3Afield_structure_of_parliament#map (검색일 
2022.3.4.)
외교부. 국가 및 지역정보
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list.do (검색일 2022.3.4.)

∎양원제 국가 8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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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3년(1) 말레이시아

4년
(16)

바레인
요르단
오만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소말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위스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팔라우

5년
(37)

부탄
미얀마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부룬디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적도기니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케냐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르완다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그레나다
자메이카
파라과이

세인트루시아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6년
(18)

캄보디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알제리 콩고공화국
가봉

모로코

체코
프랑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멕시코
미국

호주

8년(2)
브라질
칠레

9년(1) 라이베리아

임기
다양
(5)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러시아

75세(1) 캐나다

종신(1) 영국

 * 이탈리아: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자, 사회·과학·예술 등 영역에서 국가에 업적과 공훈을 쌓은 자 등 일부는 종신직
** 아프가니스탄: 주의회에서 선출한 의원은 4년,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의원은 3년, 대통령이 지명한 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다양
※ 임기다양: 개별 주 정부 등에서 임기결정

<표 1-4> 각국의 의원임기

∎양원제 국가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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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2년(2) 미국 미크로네시아

3년
(6)

필리핀 엘살바도르
멕시코

호주
나우루

뉴질랜드

4년
(74)

한국
몽골
일본
태국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베냉
에리트레아

가나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상투메프린시페
소말리아

알바니아
안도라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몰도바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피지
키리바시
마샬군도
팔라우

솔로몬군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5년
(109)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알제리
아르메니아

이집트
키프로스
모로코
튀니지

앙골라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오스트리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키프로스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쿠바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니카라과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단원제 국가, 양원제 국가 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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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북한

싱가포르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지부티
적도기니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기니
케냐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르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니제르
케냐

레소토
튀니지
토고

우간다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러시아
산마리노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영국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6년
(4)

스리랑카 모로코
예멘

라이베리아

 * 미크로네시아: 14개 의석 중 4개 주에서 한 명씩 선출한 4석은 임기가 4년이며, 소선거구에서 선출된 10석은 2년 
임기

출처: IPU Parline. The IPU’s Open Data Platform. ‘Parliamentary term.’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parliamentary_term&structure=any_
_lower_chamber#bar (검색일 2022.3.7.)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parliamentary_term&structure=any_
_upper_chamb#map (검색일 2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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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1 의회의원 임기제한(term limits) 사례

❏ 멕시코

 -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2회 연임까지 허용

❏ 필리핀

 -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2회 연임까지 허용

 - 임기 3년의 하원의원은 3회 연임까지 허용

❏ 미국

 - 연방의회의원은 임기제한이 없으나 15개 주에서 주의회의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음. 

주명
임기제한

연임/중임
상원의원 하원의원

애리조나 4회(8년) 4회(8년) 연임

콜로라도 2회(8년) 4회(8년) 연임

플로리다 2회(8년) 4회(8년) 연임

루이지애나 3회(12년) 3회(12년) 연임

메인 4회(8년) 4회(8년) 연임

미시간 2회(8년) 3회(12년) 중임

미주리 2회(8년) 4회(8년) 중임

몬태나 2회(8년) 4회(8년) 연임

네브래스카 2회(8년) - 연임

네바다 3회(12년) 6회(12년) 중임

오하이오 2회(8년) 4회(8년) 연임

사우스다코타 4회(8년) 4회(8년) 연임

아칸소 12년 연임 후 4년 쉬고 다시 재임 가능 연임

캘리포니아 상ㆍ하원의원 누적 12년 중임

오클라호마 상ㆍ하원의원 누적 12년 중임

   ※ 아이다호, 메사추세츠, 오레곤, 유타, 워싱턴, 와이오밍 주는 임기제한을 실시했다가 폐지했음. 

출처: Ballotpedia. ‘Term Limits in the United States-State term limits.’
     https://ballotpedia.org/Term_limits_in_the_United_States (검색일 2022.5.4.)
     NCSL. ‘Term Limit Legislation.’

https://web.archive.org/web/20130608220055/http://www.ncsl.org/legislatures-elections/legis
data/chart-of-term-limits-states.aspx (검색일 2022.5.4.) 

     Wikipedia. ‘List of political term limits.’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political_term_limits (검색일 2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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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각국의 대표제도

∎양원제 국가 상원의원

대표제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다수
대표제
(10)

단순다수제
(9)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아이티

결선투표
(1)

체코

비례
대표제
(13)

명부식
비례대표제

(10)

적도기니**
나미비아
짐바브웨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3)
파키스탄 아일랜드 호주

혼합제
(4)

2표병립제
(4)

일본 이집트***
프랑스

이탈리아

연기투표제
(2)

필리핀 팔라우

임명 
(18)

태국 바레인
오만
예멘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남수단

독일
러시아
영국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캐나다

그레나다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기타
(10)

알제리
3분의 2는 선거인단이 다수대표제로 선출,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6년 임기, 144석 중 절반을 
3년마다 선출)

벨기에
50명은 지역권별로 지방의회에서 다른 방식으로 선출(독일어권-다수결, 왈로니아·플랑드르·브뤼
셀-최근 선거결과에 따른 비례배분), 10명은 언어 공동체별로 하원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정당 
간 비례배분해 선출

벨라루스 56명은 7개의 지역에서 8명씩 선출, 8명은 대통령이 임명

보츠와나 8명은 주요 부족의 족장으로 당연직, 22명 간선 선출, 5명 대통령 임명

카메룬 50명은 지방위원회에서 간선으로 선출, 30명 대통령이 임명

에스와티니 20명은 국왕이 임명, 10명은 의회에서 선출 

인도 233명은 주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 12명은 대통령이 임명 

말레이시아 44명은 총리권고를 따라 국왕이 임명, 26명은 주의회에서 선출

네팔 56명은 8개의 주에서 간선으로 8명씩 선출, 3명은 대통령이 임명 

스위스 6명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선출, 36명은 중대선거구 다수대표제 선출, 4명은 명부식 비례대표제 선출

 *스페인: 208명은 중대 선거구에서 단순다수제로 선출, 58명은 지방 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
 **적도기니: 55명은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15명은 대통령이 임명
 ***이집트: 100명은 단순다수제 선출, 100명은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100명은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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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제 국가, 양원제 국가 하원의원

대표제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다수
대표제
(69)

단순다수제
(50)

방글라데시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파키스탄
인도

이집트
오만

카타르
예멘

보츠와나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케냐

라이베리아
말라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영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캐나다
칠레

도미니카
그레나다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니우에
팔라우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선호투표제
(3)

호주
나우루

파푸아뉴기니

결선투표제
(13)

부탄
베트남
북한

우즈베키스탄

바레인
이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스와티니

말리

프랑스 아이티
쿠바

키리바시

단기비이양식
투표제

(3)

아프가니스탄
몽골

바누아투

비례
대표제
(74)

명부식
비례대표제

(72)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동티모르

이라크
이스라엘
모로코

팔레스타인

알제리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적도기니
기니비사우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남아프리카공화국

토고
튀니지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연방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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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제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2)

아일랜드
몰타

혼합제
(31)

연동형/
2표 병용제

(9)

한국 지부티
레소토

잔지바르

독일
헝가리

루마니아

볼리비아 뉴질랜드

2표 병립제
(22)

일본
필리핀

타지키스탄
태국

카메룬
기니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
니제르
세이셸

안도라
조지아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모나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멕시코
베네수엘라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연기투표제
(5)

쿠웨이트
레바논
시리아

모리셔스 투발루

임명
(2)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기타
(11) 

네팔
싱가포르

중국
카자흐스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세네갈
소말리아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앤티가바부다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S005 (검색일 2022.3.8.) 
IFES. Election Guide. http://www.electionguide.org/elections/ (검색일 2022.3.24.)
IPU Parline. ‘Electoral system sub-categories.’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electoral_system_sub&structure=any
__upper_chamber#map (검색일 20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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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2 대표제도 유형: 선출방식별 분류

다수
대표제

(Majorita
rian)

단순다수제
/1위 대표제
(plurality
/FPTP:

First-past-the post)

(1인 선출) 단순다수제
(SMP: single-member 

plurality)

1명을 뽑는 소선거구에서 다수를 득표한 후보가 당
선

연기투표제*
(bloc vote)

복수의원선거구에서 선거권자에 그 선거구의 의원정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 단순다수표를 획득하면 당선

제한투표제
복수의원선거구에서 선거권자에게 의원정수보다 적
은 투표권을 주어 연기투표제의 위험성인 정당 싹쓸
이를 줄이고 작은 정당의 당선기회를 높임.

누적투표제
복수의원선거구에서 선거권자는 선거구의 의원정수
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가지나 하나의 후보에 투표 
또는 그 이상 투표할 수 있음.

단기비이양식투표제
(SNTV: single non 
transferable vote)

복수의원선거구에서 선거권자가 한 후보만을 선택하
고 이들 중 다수표를 얻은 순서대로 의원선출
(1948-1994 일본에서 사용)

절대다수제
(majority)

선호투표제
또는 대안투표제

(preferential or
alternative vote)

전체 유효 투표수의 50%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당
선되는 제도로 후보자들에게 서열을 부여해 어느 후
보가 50% 이상을 얻게 될 때까지 표를 이양

결선투표제
(Two round system)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가 없을 경
우 2차 투표를 실시

비례
대표제

(Proporti
onal 

Represe
ntation: 

PR)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party-list)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선호 투표제

(non-preferential 
vote)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선거권자들이 정당에만 
투표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당명부를 폐쇄명부
(closed list)라 함.

개방형 정당명부식
/선호투표제

(preferential vote)

선거권자가 정당이 제시한 명부에 있는 후보를 개별
적으로 선택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이러한 명부를 
개방명부(open list)라 함.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Single

Transferable Vote)

선거권자가 1표만을 행사하지만 정당 소속과 무관하게 선호순위를 표명할 수 
있어 투표지에 표시한 순서에 따라 투표자들의 제1선호가 집계되고 드룹 기준
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당선되고, 기준수를 초과한 득표수는 당선인 다음
의 선호에 따라 다음 순서의 후보로 이양[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드룹
(droop)공식**에 따른 기준수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함]

혼합제
(Mixed 

System)
***

연동형 비례대표제
/2표 병용제

(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각 정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얻은 전체 의석수 중에서 1인 선출 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제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결정(독일)

병립형 다수대표제
/2표 병립제

(MMM: Mixed 
member majoritarian
/Parallel(Segmented) 

-PR List and 
Majoritarian 

constituencies)

각 정당의 의석수를 1인 선출 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원수와 비례대표 의원선거
에서 당선된 의원수를 합쳐 전체 의원수로 결정(일본 1994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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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뽑는 수를 기준으로 후보자 1명에게 투표하는 단기투표와 1명 이상에게 투표하는 연기투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기투표는 대선거구제에서 선거권자가 의석수만큼의 표를 가지고 후보자의 정당소속을 불문해 
서로 다른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득표순으로 당선되는 완전연기투표와 후보자 1명 이상에게 투표하지
만 선출할 의원 정수보다는 적은 수의 투표를 하는 제한연기투표방식이 있음. 

** 드룹공식=(선거구 총 유효투표수/의석수+1)+1
   즉 후보는, 해당 선거구의 전체유효투표수를 선거구의 의석수에 하나를 더한 수로 나눈 후 여기에 하나를 더한 수를 

득표해야 당선되는데, 예를 들면, 투표용지에서 1번을 받은 후보만을 고려하는데 한 선거구의 전체 유효투표수가 
100,000표이고 그 선거구에서 뽑는 의원수가 5명이라면 최소 당선득표수는 100,000표를 6(5+1)로 나눈 후 여기
에 1을 더한 16,667표. 어느 후보든 1번을 받은 득표수가 16,667표보다 많으면 당선. 이때 최대 당선가능 숫자는 
5명이 됨.

*** 일부 의석은 다수대표제로 직접 선출하고 나머지 의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

참조 1-3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최고평균방식과 최대잔여방식

∙ 최고평균방식(=나눔수제, Highest Average System)

각 정당의 득표수를 제수로 나누어 얻은 몫(평균)이 큰 순서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동트방식(d’Hont 
Formula)과, 생 라게 방식(Saint-Lague Formula), 수정된 생 라게 방식(Modified Saint-Lague 
Formula)이 있음.
– 동트 방식: 제수가 1, 2, 3, 4…이며 제수들의 간격은 1
– 생 라게 방식: 제수가 1, 3, 5, 7, 9…이며 제수들의 간격은 2
– 수정된 생 라게 방식: 제수가 1.4, 3, 5, 7, …이며 첫 번째 제수가 1.4로 시작함.

∙ 최대잔여방식(=쿼터제, Largest Remainder System)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기준수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만큼을 의석으로 배분하고 미 
배분의석은 몫의 소수 부분이 큰 정당에 추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최대잔여방식에서 사용하는 기준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헤어기준수(Hare quota or Niemeyer quota),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Hagenbach- 
Bischoff quota), 임페리얼 기준수(Imperial quota)를 이용
– 헤어 기준수: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수를 의석수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수를 의석수 + 1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 임페리얼 기준수: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수를 의석수 + 2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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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정부
형태)

구분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한 국
(대통령제)

– 300

∙ 253개 
소선거구

∙ 전국단일선거구
(총 47명 선출)

혼합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단순다수대표제(253명)+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47명) 

∙ 헤어 방식
∙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득표

율로 전체 의석수를 정한 
후 지역구 당선인 수를 제
외해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 다만,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을 의석수의 50%
만 적용해 계산하며, 나머
지 17석은 해당 정당 득표
율에 따라 배분

※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
해 유효투표총수의 3% 이
상 또는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어야 함. 

영 국
(의원

내각제)

상원 800 – 임명직 세습직 –

하원 650
650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단순다수대표제
∙ 잉글랜드 533명, 스코틀랜드 

59명, 웨일즈 40명, 북아일랜드 
18명

–

미 국
(대통령제)

상원 100
50개 
중선거구
(각 2명 선출)

다수대표제

단순다수대표제
∙ 2년마다 1/3씩 개선하므로 

사실상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로 운영

※ 조지아 주만 결선투표제 실시

–

하원 435
435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단순다수대표제 –

프랑스
(이원

정부제)

상원 348
44개 
중대선거구

간접선거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
∙ 선거인단은 프랑스의 본토, 해외 

영토, 프랑스 자치령, 재외국민으
로 구분해 하원의원, 지역(레종)의
회의원, 도(데빠르망)의회의원, 시·
읍·면(코뮌)의회의원들로 구성

※ 선거인단의 선거방식은 
혼합제(3년마다 1/2씩 개선)
26개 중대선거구 130명 및 해외
선거구에서 6명을 비례대표제로 
선출, 18개 중선거구에서 절대
다수대표제로 34명 선출

–

하원 577
577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절대다수대표제(결선투표제 실시)
※ 539개 본토 선거구, 27개 해

외영토 선거구, 11개 재외국민
선거구 

∙ 1차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면 당선

∙ 2차 투표에는 1차 투표결
과 12.5% 이상을 얻은 후
보자들이 출마

<표 1-6> OECD국가의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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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태)

구분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독 일
(의원

내각제)

상원 69
16개 
중대선거구
(3~6명 선출)

간접선거
각 주(Länder) 의회가 인구비례
에 따라 3-6명을 선출하여 69석
을 구성

–

하원 598

∙ 299개 
소선거구

∙ 16개 
중대선거구

혼합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 단순다수대표제(299명)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299명) 

∙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
라·수정 생 라게 방식으로 
의석 배분 

∙ 권역별 해당 정당의 의석수
에서 지역구 당선인 수만큼 
제외하고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 지역구 당선인이 해당 정당
의 권역별 의석수보다 많을 
경우 초과의석 발생 

∙ 초과의석 발생시 당초 전국
단위의 득표율에 비례하도
록 타 정당의 의석 추가 배
분(보정의석)

※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전국적으로 5% 이상 득표
를 하거나, 소선거구 선거
에서 3석 이상을 얻어야 함. 

일 본
(의원

내각제)

참
의원

242

∙ 32개 
소선거구

∙ 13개 
중선거구
(총 41명 선출)

∙ 전국단일선거구
(총 48명 선출)

혼합제

병립형 다수대표제
∙ 73명: 32개 소선거구(32명) 및 

13개 중선거구(41명)에서 단순
다수대표제로 선출 

∙ 48명: 전국단일선거구에서 폐
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 총 242명의 의원을 3년 마다 
1/2씩 개선하므로 매번 선거를 
할 때는 선거구 의석의 1/2만
(121명)을 선출하게 됨. 이런 이
유로 2인 선거구의 경우 1명을 
선출하는 사례가 발생

동트 방식

중
의원

465

∙ 289개 
소선거구

∙ 11개 
중대선거구
(6~28명 선출)

혼합제

병립형 다수대표제
∙ 단순다수대표제(289명)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76명)

∙ 동트 방식
∙ 중의원명부에서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의원으로 중복입
후보한 경우 지역구에서 
10% 이상 득표하고, 석패
율이 큰 순위에 따라 당선
인 결정

※ 석패율: 해당 소선거구의 
당선자 득표수에 대한 낙
선자의 득표비율[(낙선후
보자의 득표수/당선후보
자의 득표수)×100]



18  ∙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국가명
(정부
형태)

구분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스페인
(의원

내각제)

상원 265
59개 
중선거구
(1~4명 선출)

다수대표제

∙ 59개 선거구에서 단순다수대표
제로 208명 선출

∙ 57명은 17개 지방자치커뮤니티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

–

하원 350

∙ 50개 
중대선거구
(총 348명 선출)

∙ 2개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폐쇄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 50개 선거구에 최소 2명씩 

배정하고 나머지 의석은 인구
비례로 배정

∙ 소선거구는 Ceuta, Melilla에 
각 1명씩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동트 방식

스웨덴
(의원

내각제)
– 349

∙ 29개 
중대선거구
(2~34명, 
총 310명)

∙ 전국단일선거구
(총 39명)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 310명은 선거구별 정당득표율

에 따라 선출되며, 39명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선출됨. 

수정 생 라게 방식
※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

해 전국 4% 이상 또는 선
거구내 12% 이상 득표해
야 함.

스위스
(집단

지도제)

상원 46

∙ 20개 
중선거구

∙ 6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단순다수대표제
※ 20개 선거구(칸톤)에서 2석 씩. 

6개 선거구(칸톤)에서 1석 씩 
선출 

–

하원 200

∙ 20개 
중선거구
(총 194명 선출)

∙ 6개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6개 소선거구에서는 단순다수

대표제로 선출
 하겐바흐-비숍 방식

캐나다
(의원

내각제)

상원 105 – 임명제
연방총리가 추천한 인물을 
총독이 형식적으로 임명
(형식적인 기관으로 존재)

–

하원 338
338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단순다수대표제 –

호 주
(의원

내각제)
상원 76

∙ 6개(주별)
대선거구
(각 12명 선출)

∙ 2개(준주별)  
중선거구
(각 2명 선출)

비례대표제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 한 정당에게 (일괄)투표하거나 

출마한 후보자 수만큼 우선순위
를 부여해 투표할 수 있음.

∙ 드룹 기준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
(드룹기준수 =

  의석수  

총유효투표수 +1)

∙ 당선된 후보자의 남아있는 
모든 잉여표(기준수를 초과
한 표)를 제2선호에 따라 남
은 후보자들에게 이양

∙ 기준수를 넘는 후보가 없다
면 제1선호표를 가장 적게 
받은 후보를 제거하면서 그
의 표를 제2선호 표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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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라 남은 후보들에게 이양해 
의원정수에 이를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

하원 151
150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선호투표제(대안투표제)
∙ 출마한 후보자 수만큼 우선순위

를 부여해 투표할 수 있음.

∙ 유효투표총수 과반수 이상
의 제1순위표를 득표한 후
보자가 당선

∙ 제1순위표를 득표한 후보
자가 없는 경우 어느 한 후
보자의 유효투표총수의 득
표수가 과반수 이상에 달할 
때까지 최하위득표자의 표
를 해체하여 그 표에 기재
된 차순위후보자에게 이양

∙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
자가 나올 때 까지 위 과정을 
반복

∙ 최후로 후보자가 2명만 남
는 경우 그 중 다수득표자
를 당선인으로 결정

오스
트리아
(의원

내각제)

상원 61
9개 
중대선거구
(3~12명 선출)

비례대표제
(간접선거)

9개 연방 주의 인구 비율에 따라 
의석 배분하고 의회에서 비대표제
로 선출 

-

하원 183

∙ 주: 9개 
대선거구

∙ 지역: 39개    
중대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후보자명부는 

39개 지역(Regional), 
9개 주(Provincial), 
연방(Federal) 3단계로 작성

∙ 지역, 주단위에서 헤어 방
식을 이용한 의석배분 후

∙ 연방단위에서 동트 방식으로 
각 정당의 최종 의석 배분 

※ 지역선거구에서는 1석 또
는 전국 기준 4% 이상 획
득해야 주와 연방 의석배
분 가능

벨기에
(의원

내각제)

상원 60 – 간접선거

50석은 언어권별 지역 선거인단
(지방의회)에서 선출
10석은 상원에서 선출(호선, 6명 
독일어권, 4명 프랑스어권)

–

하원 150
11개 
중대선거구
(4~24명 선출)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호투표는 같은 정당 내에서

만 가능하며 정당 간 분할투표
는 금지

동트 방식
※ 전체 11개 선거구 중 5% 

이상 획득해야 의석배분 
가능

칠 레
(대통령제)

상원 50
15개 
중선거구
(2~5명 선출)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4년 마다 의원정수 1/2씩 

개선
동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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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155
28개 
중대선거구
(3~8명 선출)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동트 방식

체 코
(의원

내각제)

상원 81
81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절대다수대표제
(결선투표제 실시)
※ 2년마다 1/3씩 선거

∙ 1차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
을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6일 후 2차 선거 실시

하원 200
14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최대 4명까지 선호 표시 가능

동트 방식
※ 최소 5% 이상, 2개 정당 

연합 시 8%, 3개 연합 시 
11% 이상 획득해야 의석
배분 가능

덴마크
(의원

내각제)
– 179

∙ 10개 
대선거구
(총 135명 선출)

∙ 전국단일선거구
(총 40명 선출)

∙ 2개 
소선거구
(각 2명 선출)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각 2석씩 배정된 

Faroe와 Greenland는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동트 방식
‐ 110개 대선거구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135석을 배
분한 후, 

‐ 전국단위에서 각 정당득표율
에 따라 40석을 다시 배분

※ 전국단위 의석은 최소 1
석 이상의 의석을 얻거나, 
전국기준 2% 이상을 득표
하거나, 3개 중 2개 선거
구에서 의석당 득표율 이
상을 획득해야 배분 가능

에스
토니아
(의원

내각제)

– 101
12개 
대선거구
(5~15명 선출)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1단계
(personal mandates) 
후보자별 득표수가 해당 선
거구의 기준수(quota) 이
상인 경우 당선

∙2단계
(district mandates) 
선거구 득표비율에 따라 정
당에 의석을 할당. 정당은 
후보자의 득표수에 따라 의
석을 배분(후보자는 최소 
기준수의 10% 이상을 득
표해야 함)

∙3단계
(compensation mandates) 
남은 의석은 전국후보자명
부에서 정당별 득표를 동트
방식으로 배분 

※ 기준수: 선거구에서 유효
투표총수를 의석수로 나눈 
수로 선거구마다 달라짐.

※ 선거구에서 최소 5% 이상 
득표해야 의석배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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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시로 법률에 따라 변경되며 인구 3만 명당 1명 이하, 2만 명 당 2명 이상일 수 없음.

국가명
(정부
형태)

구분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핀란드
(이원

정부제)
– 200

∙ 12~18개 
대선거구
(2019년 선거: 
12개 선거구, 
7~36명 선출)

∙ 1개 
소선거구
(Åland 1명)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1석 배정된  

Åland지역에서는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동트 방식

그리스
(의원

내각제)
– 300

∙ 59개 
중대선거구
(총 288석)

∙ 전국단일선거구
(총 12석)

비례대표제

59개 선거구
‐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전국단일 선거구
‐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하겐바흐-비숍 방식
※ 중대 선거구 238석과 전

국단일선거구 12석을 배
분하고 가장 많이 득표한 
정당에 50석을 추가로 할
당(MBS: Majority Bonus 
System, 2016년에 폐지되
었으나 2023년 선거까지는 
적용 예정)

※ 전국 기준 3% 이상 득표
해야 의석배분 가능

헝가리
(의원

내각제)
– 199

∙ 106개 
소선거구

∙ 전국단일선거구
(총 93명 선출)

혼합제

병립형 다수대표제
‐ 단순다수대표제(106명)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93명)

동트 방식
※ 전국적으로 5%, 

2개 정당 연합 시 10%, 
3개 이상 정당연합 시 15% 
이상 득표해야 의석배분 가능

아이
슬란드
(의원

내각제)

– 63

∙ 6-7개 
대선거구
(7~14명씩 선출, 
총 54명 선출)

∙ 전국단일선거구
(총 9명 선출)

비례대표제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동트 방식
※ 전국적으로 5% 이상 득표

해야 전국구 의석배분 가능

아일
랜드
(의원

내각제)

상원 60 – 비례대표제
(간접선거)

선거인단 선출(43명)+아일랜드국
립대학(3명)+더블린대학(3명)+
총리임명(11명)

–

하원 1601)

39개
중대선거구
(3~5명 선출)

비례대표제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 한 정당에 (일괄)투표하거나 출

마한 후보자 수만큼 우선순위를 
부여해 투표할 수 있음.

이스라엘
(의원

내각제)
– 120 전국단일선거구 비례대표제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동트 방식
※ 최소 3.25% 이상 득표해

야 의석배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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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정부
형태)

구분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이탈
리아
(의원

내각제)

상원 200

∙ 116개 소선거구
∙ 33개 중대선거구
(2~8명 선출)

∙ 4개 재외국민 
중선거구

혼합제

∙ 병립형 다수대표제
‐ 단순다수대표제(74명)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22명)
∙ 해외선거구 4명

‐ 4개 권역을 1개의 선거구로 정
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당연직(전직대통령)1명+ 
대통령 임명직 5명

헤어 방식
※ 선거구 기준 개별정당은 

3% 이상, 정당연합은 
10% 이상 득표해야 의석
배분 가능

하원 400

∙ 147개 소선거구
∙ 28개 
중대선거구

∙ 4개 재외국민 
중선거구

혼합제

∙ 병립형 다수대표제 
‐ 단순다수대표제(147명)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245명)
∙ 해외선거구 8명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헤어 방식
※선거구 기준 개별정당은 

3% 이상, 정당연합은 10% 
이상 득표해야 의석배분 가
능

라트비아
(의원

내각제)
– 100

5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생 라게 방식
※ 최소 5% 이상 득표 시 의

석배분 가능 

리투

아니아

(의원

내각제)

– 141

∙ 71개 
소선거구

∙ 전국단일선거구
(총 70명 선출)

혼합제

병립형 다수대표제
‐ 절대다수대표제(71명)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70명)

∙ 절대다수대표제)1차 선거
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한 
사람이 없으면, 2주 후 1, 
2위에 오른 후보자들을 대
상으로 2차 선거 실시(결선
투표제)

∙ 비례대표)헤어방식으로 배분
※ 최소 5%, 정당연합 시 7% 이

상 득표해야 의석배분 가능

룩셈

부르크

(의원

내각제)

– 60
4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남부 23명, 중부 21명,

북부 9명, 동부 7명
하겐바흐-비숍 방식

멕시코

(대통령제)

상원 128

∙ 32개 
중선거구
(각 3명 선출)

∙ 전국단일선거구
(총 32명 선출)

혼합제

병립형 다수대표제
‐ 변형 다수대표제(96명)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32명)

※ 32개 중선거구는 31개 주와 
1개의 연방지구로 구성

∙ 변형 다수대표제) 각 정당
은 동시에 선출될 2명의 후
보자를 등록함. 

‐ 최다 득표한 정당의 2명 모
두 당선, 2위 다수득표정당 
1명 당선

※ 최소 2% 이상 득표 시 의
석배분 가능

하원 500

∙ 300개 
소선거구

∙ 전국단일선거구
(총 200명 선출)

혼합제

병립형 다수대표제
‐ 단순다수대표제(300명)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200명)

∙ 전국선거구는 정당투표 결
과로 정당별 의석을 배분하
되, 각 정당은 전국단일명
부가 아니라 권역별 명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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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정부
형태)

구분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 어느 한 정당도 300석 이상을 
차지할 수 없음.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이 득표비율에 비해 8% 
이상 높을 수 없음. 다수대표제 
결과에 따른 경우는 예외)

제출하고 정당에 할당된 전
국의석범위 내에서 권역명
부 당선자를 결정함.

∙ 헤어 방식
※ 권역명부는 5개 주에서 

40개 선거구별로 작성됨.
※ 정당은 200개 이상의 소선

거구에 후보자를 등록하고 
전국유효투표총수의 2% 이
상 득표해야 의석배분 가능

네덜
란드

(의원
내각제)

상원 75 – 비례대표제
(간접선거)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12개 주의회의원들이 선출

∙ 각 표에 해당 주 지역의 인
구에 따라 가중치 부과

∙ 후보자가 유표투표총수 50% 
이상 획득하지 않으면 선호
투표에 따른 순위변경 없음.

하원 150 전국단일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19개 선거구가 존재하지만 투

표구를 나누는 행정적 기능에 
그침. 정당들도 일반적으로 모
든 선거구에 동일한 명부 제출

∙ 1차)정당별 득표를 기준수
(quota:전국유효투표총수
/150석)로 나누어 의석배분 

∙ 2차)1차 의석배분에서 남
은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 정당명부는 선거구별로 작
성되지만, 의석배분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짐. 

※ 기준수 이상 득표 시 잔여
의석배분 가능

뉴질
랜드

(의원
내각제)

– 120

∙ 72개 
소선거구

∙ 전국단일선거구
(총 48명 선출)

혼합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 단순다수대표제(72명)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48명)

※ 72개 소선거구 중 7개는 
마오리 지역에 할당

∙ 정당이 배정받은(생 라게 
방식) 총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인수를 뺀 나머지 수만
큼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인 
결정

∙ 정당 내 지역구 당선인이 
할당된 의석수보다 많을 경
우 초과의석 발생

※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또는 지역구 의석 1석 이상
을 얻어야 의석배분 가능

노르

웨이

(의원

내각제)

– 169
19개 
중대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수정 생 라게 방식
∙ 150석은 선거구에서 선출

하고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
로 선거구별로 1석씩 총 
19석의 보정의석(leveling 

seat: 정당의 득표율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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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정부
형태)

구분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석 비율이 비례하도록 추가
하는 의석)을 배분

※ 보정의석배분을 위해 정

당은 전국유효투표총수의 
4% 이상을 얻어야 함(일
반의석 배분에는 봉쇄조

항 없음). 

폴란드

(이원

정부제)

상원 100
100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단순다수대표제 –

하원 460
41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수정 생 라게 방식

※ 개별정당 5% 이상, 정당
연합 시 8% 이상 득표 시 
의석배분 가능(소수민족

정당은 봉쇄조항 예외)

포르

투갈

(이원

정부제)

– 230

∙ 22개 대선거구 
(총 226명 선출)

∙ 2개 중선거구
(각 2명 선출)

비례대표제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해외선거구는 유럽 1개 선거구
와 그 외 지역을 1개의 선거구
로 하여 각 2명씩 총 4명을 선

출함.

동트 방식

슬로

바키아

(의원

내각제)

– 150 전국단일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최대 4명까지 선호 표시 가능

하겐바흐-비숍식

※ 개별 정당 5% 이상,  3개 
이하 정당연합은 7%, 4개 
이상 연합은 10% 이상 득

표 시 의석배분 가능

슬로

베니아

(의원

내각제)

상원 40 – 다수대표제

(간접선거)

이익집단별로 배분
※ 지역대표 22석, 비영리단체 6

석, 고용주 4석, 고용인 4석, 농
민/기능직/전문직 4석에 배분 

–

하원 90
∙ 8개 대선거구
(각 11명 선출)

∙ 2개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는 헝가리, 이탈리아 
커뮤니티를 말하며 단순다수대
표제로 선출

동트 방식
※ 최소 4% 이상 득표 시 의

석배분 가능

튀르
키예

(대통령제)
– 600

87개 선거구
(각 1~18명 선출)

비례대표제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동트 방식
※ 전국기준 7% 이상 득표 

시 의석배분 가능

출처: IPU. PARLINE DATABASE. 
https://data.ipu.org/ (검색일 2022.4.28.)
IFES. ‘Election Guide.’
http://www.electionguide.org/elections/ (검색일 2022.4.28.)
OSCE. ODIHR Elections Activities.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 (검색일 2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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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용 법조문

한 국
국회: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41조

대통령: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67조

미 국
대통령: 간접선거(선거인단선출규정) 제2장 제1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수정헌법 제12,15,17,19,24,26조

프랑스
보통, 평등, 비밀선거 제3조

하원: 직접선거, 상원: 간접선거 제24조

독 일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 제38조

일 본 보통, 비밀선거 제15조

스페인 보통, 자유,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68,69조

스웨덴 자유, 비밀, 직접, 보통선거 정부조직법 제3절제1,4조

스위스 보통, 평등선거 제136조

캐나다 보통선거 1982년 헌법 제3조

호 주 직접선거 제7,24조

오스트리아
의회: 평등, 직접, 자유, 비밀, 보통선거 제26조

대통령: 평등, 직접, 자유, 비밀, 보통선거 제60조

벨기에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의무선거 제61,62조

칠 레 직접, 평등, 비밀, 자유선거 제15조

체 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18조

에스토니아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60조

핀란드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 제14조

그리스 직접, 보통, 비밀, 의무선거 제51조

헝가리
보통선거

FREEDOM AND 
RESPONSIBILITY 제23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THE STATE 제2조

아이슬란드
대통령: 보통, 직접, 비밀선거 제5조

의회: 보통, 비밀선거 제31,33조

아일랜드
대통령: 직접, 비밀선거 제12조

의회: 보통, 평등, 비밀선거 제16조

이스라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 THE KNESSET 제4조

이탈리아 보통, 평등, 자유, 비밀, 의무선거 제48조

라트비아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6조

리투아니아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55조

<표 1-7> 각국의 선거원칙에 관한 헌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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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용 법조문

룩셈부르크 직접, 보통선거 제51조제4,5항

멕시코 멕시코 시티 의회: 보통, 자유, 직접, 비밀선거 제122조제C항

네덜란드 보통, 평등, 직접선거 제4,54조

뉴질랜드 보통, 평등, 비밀선거 권리장전법 제12조

노르웨이 자유, 비밀선거 제49조

폴란드

하원: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96조

상원: 보통, 직접, 비밀선거 제97조

대통령: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127조

포르투갈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10조

슬로바키아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30조

슬로베니아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80조

튀르키예
자유, 평등, 비밀, 직접, 보통선거 제67조

의무선거 제175조

기타 국가

아르헨티나 보통, 평등, 비밀, 의무선거 제37조

브라질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의무선거 제14조

중 국 보통, 평등선거 제34조

러시아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81조

대 만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129조

태 국 직접, 비밀, 평등선거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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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을 선거관리기관(EMB: Electoral Management 
Bodies)2)이라고 하며, 후보자 추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선거권자 등록, 투표·개
표에 관한 사무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함.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과정을 모두 처리하는 기관도 있고(독일, 호주 등),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직접적인 선거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선거위원회는 정치자금 등만을 규제하기도 함.

또한 각국의 선거관리기관도 헌법이나 선거법에 규정되어 독립된 국가도 있고,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안에 
한 부분으로 존재하기도 함.

1 영 국

가. 개 요

 영국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를 관리함.

– 지방정부에서 임명한 선거관리관·투표관리관·서기와 선거인명부등록관이 선거관리를 담당

 2000년 11월에 설립된 선거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정당 등록에 관한 사무 및 정치자금 관련 

규제, 선거제도 및 법에 관한 자문을 담당함.

나. 선거위원회(Electoral Commission)3)

 선거위원회는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적인 법률기관으로 위원(장)은 

의회에서 선출하고 국왕이 임명함(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1,3조).

– 선거위원회 위원은 9명 또는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함.

– 위원들의 임기는 10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되 연임 가능함. 

2) 선거 관련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은 다양한 형태와 규모를 띄고 있으며, ‘Election Commission(선거위원회), 
Department of Elections(선거국), Electoral Council(선거위원회), Election Unit(선거과) 또는 Election Board
(선거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함. ‘선거관리기관’ 또는 ‘EMB’라는 용어는 기관 체계가 어떻든지 간에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칭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름임.
IDEA. 2014. Electoral Management Design: The International IDEA Handbook. p.5.
https://www.idea.int/sites/default/files/publications/electoral-management-design-2014.pdf (검색일 
2022.5.24.)

3) The Electoral Commission. ‘About us.’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who-we-are-and-what-we-do/about-us (검색일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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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추천위원은 4명이며, 등록된 정당 중 추천 당시 다수 의석 순으로 3개 정당의 대표자

가 추천하며, 같은 정당에서 2명 이상 추천할 수 없음(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3A조).

 선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자(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3조제4항)

– 등록된 정당의 당원

– (최근 5년간) 등록된 정당이나 정당 유사 단체 회계부서의 간부 또는 직원

– (최근 5년간) 관련 선출직 공직자(하원의원, 유럽의회의원, 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 의

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시장, 경찰 및 범죄 예방위원 등)

 권한 및 임무(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5~13조)

–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보고서 발간, 선거 및 정치적 문제 검토

– 선거 관련 법규 개정(규칙의 제정 등)에 관한 자문

– 선거제도 및 민주주의 제도 교육

– 선거, 국민투표 참관 접수 및 업무지침 작성

– 선거법 개정 및 선거 관련 단체 자문

– 정당 등록에 관한 사무

– 정당계좌, 선거비용 지출 및 기부금 등에 관한 규제, 제3자의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

– 정당, 후보자의 회계보고서 발간

– 정당 정치방송에 관한 자문

– 국민투표 및 주민투표 감독, 국민투표단체 및 주민투표단체의 등록

※ 실제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관(Returning Officer)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없음.

다. 선거관리관(Returning Officers)(1983년 국민대표법 제23~30조)4)

 후보자 등록, 투표, 개표 등 선거관리사무는 선거구별로 임명되는 선거관리관이 담당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는 집행관·시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스코틀랜드에서는 수석집행관 

또는 행정관, 북아일랜드에서는 수석선거관이 모든 선거구의 선거관리관이 됨.

 선거소집령의 수리, 후보자 추천서의 제출 장소 및 일시와 선거일의 고시(선거 공고), 후보자추

천서의 수리, 우편투표용지(postal ballot paper)의 송부, 투표안내문(official pollcard)의 

송부, 개표사무 및 당선인의 결정, 선거소집령의 회부(선거결과 보고), 기타 선거에 관한 일체

의 사무를 담당

 해당 지역의 시장 또는 의장이 의례적(ceremonial) 선거관리관으로서 선거소집령을 받으며, 

4) The Electoral Commission. ‘Performance standard for Returning Officers.’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electoral-administrator/electoral-registration-office
r/performance-standards-returning-officers (검색일 20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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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임무는 직무대행선거관리관(Acting Returning Officer)이 담당

라. 투표관리관(Presiding Officer) 및 서기(Clerk)(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26호)

 선거관리관이 투표소별로 임명하며, 투표소에서 투표 절차를 관리함.

 해당 선거 또는 해당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에게 고용된 자나 후보자를 위하여 고용된 자는 

임명될 수 없음.

2 미 국

가. 개요

 미국은 연방차원의 선거관리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각 주가 주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 주별 

선거관리기관의 조직, 권한 등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다만, 연방정부의 선거관리 구조가 확대되고 절차가 복잡해져 선거관리의 범위가 단순한 투·

개표 범위를 벗어나 주정부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관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

무를 연방정부가 직접 담당하게 되면서 연방차원의 선거관리기관인 연방선거위원회(FEC, 

1975)와 선거지원위원회(EAC, 2003)가 설립됨. 

– 연방선거위원회는 주로 정치자금 정보공개, 기부 제한 금지와 같은 법, 규정 등 시행과 

대통령선거의 국고보조금을 감독하는 역할을 함.

나. 연방 선거관리기관

1)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 FEC)(연방선거운동법 제30106조)5)

 워터게이트사건을 계기로 정치자금 규제 필요성을 통감한 연방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1975년 최초의 선거관리기관인 연방선거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세 가지 법률의 집행을 담

당하게 함.

–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Finance Act, 1971)

– 대통령예비선거 대응보조금계정법(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1992)

–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1996)

5) 연방선거운동법 제52편 투표와 선거 제301장 연방선거운동 제30106조(연방선거위원회) 설치·행정·권한의 위임· 회
의·업무규칙·사무국장 및 고문, 제30107조(선거위원회의 권한) 권한·사법명령·정보공개에 대한 민사상 의무 등, 제
30108조(유권해석), 제30109조(집행), 제30110조(위헌법률심사권), 제30111조(행정적 규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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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선거운동법｣은 연방법 제52편 투표와 선거(Voting And Elections)편에 규정된 것으로 

연방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수를 규제하는 법임.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은 연방법 제26편 내국세법 편에 규정된 것으로 대통령후보자 선출

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및 본선거에 참여하는 대통령후보자에 대

한 보조금을 규율하는 법임.

 같은 내국세법 편에 규정된 ｢대통령예비선거 대응보조금계정법｣은 예비선거 참여 후보자에게 

모금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조금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음.

 연방선거위원회는 독립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y agency)으로써 연방선출직공무

원·후보자(대통령·부통령, 상·하원의회의원 및 후보자)와 정당·정치단체[PAC(Political Action 

Committee)이라 불리는 정치활동위원회6)]의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가) 구성7)

 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상원의 조언과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동일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2명의 위원이 임기를 마치는 

형식으로 3명 이상의 위원이 동일 정당에 속할 수 없음. 또한, 다른 직업을 겸임할 수 없으며 

임명 후 90일 이후에는 모든 직을 사직해야 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매년 위원 중에서 교대로 지명되며, 동일 정당 소속이 아니어야 함. 

–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임기 동안 2회 이상 지명되지 않음. 

– 단,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6년을 초과하여 위원으로 근무한 경우 한 번 더 위원장, 부위

원장으로 지정될 수 있음.

(나) 권한 및 임무(연방선거운동법 제30107조)

 일반적 감독권: 위원회는 연방선거운동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권 및 대통령선거운동기금제도 

전반에 걸친 감독 권한이 있음.

 법집행권: 위원회는 연방선거운동법 및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을 집행하고 법령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청문을 통하여 해당 위반을 교정 또는 방지함과 동시에 소송 제기, 사법

6) 기업, 노조, 이익단체들은 정치활동위원회(PAC)를 구성해 연방선거위원회에 신고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 모든 수입과 
지출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회계보고를 해야 함.

   Federal Election Commission. ‘Political action committees(PACs).’
   https://www.fec.gov/help-candidates-and-committees/guides/?tab=political-action-committees (검색

일 2022.5.25.)
Wikipedia. ‘Political action committee.’
https://en.wikipedia.org/wiki/Political_action_committee (검색일 2022.5.25.) 

7) Federal Election Commission. ‘About.’
   https://www.fec.gov/about (검색일 2022.5.25.)
   Wikipedia. ‘Federal Election Commission.’

https://en.wikipedia.org/wiki/Federal_Election_Commission (검색일 20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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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부의 및 공표를 할 수 있음.

 규정제정: 위원회는 연방선거운동법 및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

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음.

 입법권고권: 위원회는 연방의회 또는 연방의회의원이 요구한 입법권고 또는 입법에 대한 견해

를 대통령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권고 등을 요구한 의회 또는 의원에게 송부할 수 있음.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 및 공개

2) 선거지원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AC)8)

 선거지원위원회는 2000년 대통령선거 플로리다 주 재검표 사태로 정치자금규제 외에 연방정

부가 각 주정부의 선거관리에 관여하기 위해 제정한 ｢투표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2002: HAVA)｣에 따라 설립한 정부독립기관임.

– 선거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정보센터역할을 담당하며, 주 및 지방선거 관리 공무원에

게 선거관리 지침을 제공하는 등 자문역할을 담당함.

 2000년 대통령선거가 종료되고 몇 주일이 지나도록 부시와 고어의 득표수를 계산해 내지 

못하는 주정부의 투·개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연방정부는 2002년 선거개혁

을 위한 조치를 단행했는데, 주된 내용은 선거인명부 관리 및 투·개표시스템의 개선임.

 이를 위하여 연방정부는 ｢투표지원법｣을 제정해 각 주정부로 하여금 선거인명부 관리의 전산화

와 투·개표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총괄기관으로 선거지원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함.

– 펀치카드 투표기를 레버기반의 투표시스템으로 교체

– 연방선거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투표지원위원회의 설립

– 연방선거의 관리를 위해 각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따라야 할 최소한의 선거관리표준 마련

 선거지원위원회는 노후된 투표장비의 매입 및 신규 투표장비 구입 지원을 위한 연방예산의 

집행과 투표장비에 관한 표준 설정 및 성능 인증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가) 구성

 선거지원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하고 임기 4년으로 1회에 한해 재임 가능함. 

– 상·하원의회의 다수당 대표 및 원내총무, 소수당 대표 및 원내총무 추천에 따라 상원의회

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동일 정당에서 2명을 초과하여 선출할 수 없으며 선거

전문가로 구성함. 

 연차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일반 청문회를 개최해 공개운영을 원칙으로 함.

8) U.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ABOUT THE U.S.EAC.’
   https://www.eac.gov/about-the-useac (검색일 2022.5.25.) 
   Wikipedia.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https://en.wikipedia.org/wiki/Election_Assistance_Commission (검색일 2022.5.25.)



32  ∙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나) 권한 및 임무

 연방선거의 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지침 작성, 제도연구 및 보고서 작성

 연방선거의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사무절차, 기술과 관련한 정보 및 지침을 제공하고 

선거관리 인재, 재난에 대한 준비 및 극복에 관한 직원교육 실시

 ｢투표지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각 주에 자금지원

 선거관리 기술 발전 및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

 젊은 선거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

 투표제도의 시험운영 및 인증을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개발

 ｢투표자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1993)｣에 따라 개발된 투표자 우편등록 

양식 관리, 투표자등록법의 효과에 대해 2년에 한번 의회에 보고, 투표자등록법에 따른 주정

부의 역할에 대해 정보 제공

 선거지원위원회가 지급한 연방기금을 수령하는 자에 대한 회계감사

다. 주 및 지방 선거관리기관

1) 주 선거관리기관9)

주 선거관리 유형 (2020년 6월 기준)

주무장관
(25개주)

앨라바마,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아이다호, 아
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미시시
피, 미주리, 몬테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오하
이오, 오리건,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워싱턴, 와이오밍

선거
선출

부지사
(2개주)

알래스카, 유타
선거
선출

최고선거공무원
(3개주)

메인, 뉴햄프셔, 테네시 의회 임명

최고선거공무원
(5개주)

델라웨어, 플로리다,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주지사 임명

이사회, 위원회
(감독)(9개주)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뉴욕, 오클라호마, 사
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위스콘신

주지사 임명 또는 
상원의회 인준

최고 선거공무원, 
이사회, 위원회통합

(6개주)
아칸소, 조지아, 인디애나, 켄터키, 로드아일랜드, 웨스트버지니아

이사회, 
선거선출

 주 선거관리기관은 모든 선거관리 책임이 있으며 앨라배마 주를 포함한 25개주는 주무장관

(secretary of state)이 주 단위의 선거관리기관을 구성하고 있고 그 외에 부지사(lieutenant 

9) NCSL. ‘Election Administration at State and Local Levels’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election-administration-at-state-and-local-l
evels.aspx (검색일 20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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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or), 주지사나 의회가 임명한 최고선거공무원(chief election official), 주 선거위원

회(state board of elections / commission)가 통합해 관리하는 등 다양함.

 주 선거위원회는 준사법 감독위원회로 모든 회의는 공개되며, 3~5명으로 구성되는 주가 많으

며 임기는 통상 2년 이상 4년 이하임.

 선거위원회, 이사회 및 선거주무장관의 업무는 주마다 다양함.

 로드아일랜드 주의 경우

– 주무장관은 투표지 관련업무 담당, 우편투표 용지발송, 후보자 검증·확인, 투표 장비를 

조달·감독함. 

– 주 선거위원회는 선거전 장비·용구용품 구역 선별 및 장비포장, 선거당일 기술 문제 해결 

등 선거 결과를 작성함.

– 이외도 모든 주정부는 전체 선거인등록 데이터관리, 교육과정 자료, 장비시험, 인증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함.

2) 지방 선거관리기관10)

 지방선거는 카운티 차원에서 관리되며 카운티 선거위원회(county board of election), 카운티 

이사회(county board of supervisors)가 관리하는 주와 카운티 감사관(county auditor), 

카운티 읍·면·시 서기(county clerk, town clerk) 등이 관리하는 형태가 있음. 

– 미국의 경우 1만 개 이상의 선거구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몇 백 명의 선거권자가 있는 

선거구가 있는 반면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470만 명임.

 22개 주11)에서는 선출된 선거공무원(election officer, a single individual)이 관리함(주마다 다양).

– 네브래스카 주의 경우 선거권자 2만 명 미만의 선거구의 경우 선출된 선거공무원이, 2만 

명에서 10만 명 미만의 경우는 카운티 위원회에서 임명한 공무원이, 10만 명 이상의 카운

티에서는 주지사가 임명한 공무원이 관리함. 

– 큰 관할 구역의 선거구에서는 선거관리 책임자 또는 선임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 카운티에서는 카운티 서기, 기록관, 감사관, 평가사 등이 선거를 관리하고 

카운티의 다른 업무도 겸임함.

 10개 주에서는 선거이사회(board of election)가 주요 책임을 지고 관리함.

– 선거이사회는 초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단위(뉴욕,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주

10) NCSL. ‘Election Administration at State and Local Levels’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election-administration-at-state-and-local
-levels.aspx (검색일 2022.5.25.)

11)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
스카,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오리건, 사우스다코타, 유타, 버몬트,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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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델라웨어,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테네시) 또는 두 가지를 병행

한 형태(켄터키)에서 임명됨.

 18개 주12)에서는 둘 이상의 사무소 간에 선거관리 업무를 분담관리

– 가장 일반적인 구분은 선거인등록과 실제 절차 사무관리임.

– 아칸소 주의 경우 선출된 카운티 서기(county clerk)가 부재자투표 및 사전 투표를 포함해 

등록 및 투표의 절차선거를 운영하고, 3명의 카운티 이사회(2명은 과반수 및 소수당이 선정

하고 1명은 주내의 다수당을 주 선거위원회가 선정)는 선거 당일 투표소 물품 공급을 포함해 

선거당일 절차를 처리하는 임무를 처리함.

3 프랑스

가. 개 요

 프랑스 선거관리기관은 선거관리 및 감독의 주체와 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됨.

 선거관리기관으로 투표감독위원회,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 선거운동 감

독 국가위원회, 헌법위원회, 시청각 최고위원회 등이 있음.

나. 지위

 투표감독위원회(Commissions de contrôle des opérations de vote)

– ｢선거법｣ 제85-1조에 따라 하원의원·도의원·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설치되는 

비상설 관리기구

– 인구 2만 명 이상의 코뮌(commune)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복수로 설치될 

수 있음.

– 투표구 구성의 합법성, 투·개표 활동 및 수 집계 활동의 합법성, 선거권자·후보자의 자유로

운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s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 CNCCFP)13)

– ｢1990년 1월 15일 no 90-55 선거비용지출제한과 정치자금 투명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6월에 설립됨.

12)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코네티컷, 조지아,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메인,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시시피,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버지니아

13) cnccfp. ‘Création de la CNCCFP(Creation of the CNCCFP).’
http://www.cnccfp.fr/index.php?art=1 (검색일 20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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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들의 정치활동 및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규제·감독함.

※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가 행정적 권

위를 갖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사원(Conseil d’Etat)에서는 독립적인 성격

의 행정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 헌법 제58~60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사무와 관련한 감독, 결과 

공표 등을 담당함.

 선거운동 감독 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contrôle de la campagne  electorale: 

CNC)

– ｢2001년 3월 8일 no 2001-213 법규명령｣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선거에 대한 비상설 

감독 기구임.

※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인 소집을 알리는 법규명령’이 발표된 다음 날 설치됨.

–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모든 후보자들이 국가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1965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음.

 시청각 최고위원회(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CSA)

–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no 86-1067 법률｣에 근거하여 1989년 

1월에 설립되었음.

–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감독하는 합의제 형식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미디어에 대한 

규제 권한, 규칙제정권 및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음.

다. 구성

 투표감독위원회

– 다음과 같이 3명으로 구성

∙ 위원장: 항소원장(Cour d’appel)이 지명하는 재판관 1명

∙ 항소원장이 지명하는 전·현직 재판관 또는 도의 사법보조위원 1명

∙ 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1명(위원회 간사 역할 수행)

– 동일한 방식으로 대리위원이 지명될 수 있음.

– 투표소 별 1명 이상의 대리위원을 선임하거나, 동일한 대리위원이 다수의 투표소에서 임

무를 행할 수 있음.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선거법 제52-14조) 

– 다음과 같이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해 선출됨. 

– 위원들의 임기는 5년(연장 가능)

∙ 국사원(Conseil d’Etat) 부원장이 지명하는 국사원 판사 또는 명예판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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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파기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또는 명예판사 3명

∙ 회계법원장이 지명하는 회계법원 위원 또는 명예위원 3명

– 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총괄하는 사무총장(secretaire general) 및 사무총장 이하 3개

의 부서(service)로 구성됨.

 헌법위원회(헌법 제56조)

– 9명(정수 외에 전직 대통령은 당연직 종신의원)으로 구성되며, 9년 임기(3년마다 1/3씩 교체)

– 대통령, 하원의회 의장, 상원의회 의장이 3명씩 임명

–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이 있음.

 선거운동 감독 국가위원회

– 다음과 같이 5명으로 구성

∙ 위원장: 국사원 부원장(vice-president)

∙ 파기원장(Cour de cassation)

∙ 회계감사원장(Cour des comptes)

– 위 3명 외 최고행정법원, 파기원 또는 회계감사원의 전·현직 재판관 또는 회계심의원에서 

2명을 추가로 지명함.

– 이 밖에 내무부 대표자, 해외영토부 대표자 및 외무부 대표자 등 3명의 공무원이 위원회에 

배석함.

 시청각 최고위원회

– 상임위원회(College), 사무국(Directeur general) 및 7개의 집행부(Direction)로 구

성됨.

–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들이 조직을 이끌고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하원의회의장, 나머지 3명은 상원의회의장이 임명함. 2년마다 1/3씩 새로 구성되

며, 위원 임기는 6년으로,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음.14)

라. 권한 및 임무(공직선거관리)

 투표감독위원회

– 사법권을 행사하는 재판관의 주도 하에 위원장, 구성원 및 대리인들은 감시권과 검사권을 

행사하고 투표소에 자유롭게 출석해 선거록에 모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시장 및 투표소관리관은 투·개표에 관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문서를 공개해야 함.

14) CSA. ‘Qu’est-ce que le CSA?(What is the CSA?)’
https://www.csa.fr/Informer/Qu-est-ce-que-le-CSA (검색일 20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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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차 투표가 끝났을 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도에 송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선거록

에 투표상황을 종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

– 선거회계보고서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는지 감독함.

– 선거일 이후 열 번째 금요일 18시 이전에 각 후보자 또는 1차 선거에서 제1순위 명부후보

자는 공인된 회계사에 의해 작성된 회계보고서와 영수증, 견적서 및 그 외 후보자나 계좌

를 통해서 지불된 비용 총액을 증명할 자료 등을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

회에 신고해야 함.

– 회계보고서에 대해 승인하고 반대심의 과정을 거쳐 거부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가짐. 

∙ 제출된 회계보고서에 대해 위원회는 ‘승인’, ‘수정 후 승인’, ‘거부’ 중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며(선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보전은 위원회에 의해 회계보고서가 ‘승인’된 

경우에만 가능),  

∙ 선거법 제52-15조에 따라 ‘거절’ 의견을 낸 회계보고서에 대해 헌법위원회15)(전국선거

의 경우)에 제소하여 선거법 위반을 수사 의뢰함. 

 헌법위원회

– 대통령선거가 적법하게 실시되는지 감독하고, 대통령선거에 관한 이의심사 및 선거결과를 

공표함(헌법 제58조).

–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선거의 분쟁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함(헌법 제59조). 

– 국민투표 실시의 적법성의 감독 및 국민투표 결과를 공표함(헌법 제60조).  

 선거운동 감독 국가위원회

– 헌법위원회의 보조 기관으로서 초창기 주된 역할은 TV 등 미디어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공정하게 보도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이었으나, 시청각 최고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1988년 대선 이후로 그 임무가 확대되었음.

– 현재는 선거벽보, 정견발표문, 투표지 등 대선관련 물품이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함. 이에 따라 선거벽보 부착 및 선거관련 용품 배포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짐.

 시청각 최고위원회

–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감독권을 통해 선거기간 동안 텔레비전과 라디오 채널들

이 양적․질적으로 후보자들을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음.

15) 전국 선거(대통령선거, 상·하원선거 및 국민투표)의 경우 헌법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조사 및 수사를 담당하나, 지방선
거(기초/도/광역 의회 선거)의 경우 행정재판소(Tribunat administratif) 및 국사원(Conseil d’Etat)이 선거법 위반 
및 수사의 주체가 됨.



38  ∙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4 독 일

가. 개 요(연방선거법 제8조)

 연방선거법 제2장(제8~10조) 및 연방선거법시행령 제1장(제1~11조)에서 선거관리기관을 규

정하고 있음.

 각 지역의 선거위원회에는 1명의 선거위원장(Wahlleiter)을 두고, 인접한 복수의 선거

구(Wahlkreis)는 1개의 공동선거구위원회(gemeinsamer Kreiswahlausschuss)와 1명

의 공동선거구위원장(gemeinsamer Kreiswahlleiter)으로 구성될 수 있음.

 우편투표구 선거위원회는 각 선거구에 하나 또는 수 개의 게마인데(gemeinde) 또는 선거구

내 소구역에 설치할 수 있음.

선거지역 선거관리기관

전국(연방-Wahlgebiet) 연방선거위원회(Bundeswahlausschuss)

각 주(州)(Land) 주(州)선거위원회(Landeswahlausschuss)

각 선거구(Wahlkreis) 선거구선거위원회(Kreiswahlausschuss)

각 투표구(Wahlbezirk) 투표구선거위원회(Wahlvorstand)

우편투표구 우편투표구선거위원회(Briefwahlvorstand)

<독일 선거관리기관 구성>

나. 구 성(연방선거법 제9조)

 연방선거위원회

– 1명의 위원장과 8명의 위원, 2명의 연방행정법원 판사로 구성

– 연방선거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연방내무장관이 임명(임기는 부정기적)

– 위원은 일반적으로 지난 연방하원선거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수를 고려하며, 각 정당

에 의해 추천된 자 중에서 8명을 총선거일이 결정된 후 위원장이 즉시 임명하며, 각 위원 

1명마다 1명의 직무대리인도 동시에 임명

– 해당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및 입후보를 위한 추천인은 선거관리기관의 구성원으로 임

명될 수 없음. 

– 위원의 임기는 연방의회선거 이후 또는 새 의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재임가능)

 주(州) 선거위원회

– 주 선거위원장, 선거구선거위원장 및 투표구선거위원장과 그 대리인은 주(州)정부 또는 주

정부가 정한 기관에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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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의 위원장과 6명의 위원, 2명의 주 고등행정법원 판사로 구성

– 선임된 각 주 선거위원회의 위원장 및 그 직무대리인의 이름, 사무소의 주소 및 연락처를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공고함.

– 위원은 일반적으로 지난 연방하원선거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수를 고려하며, 각 정당

에 의해 추천된 자 중에서 총선거일이 결정된 후 위원장이 즉시 임명하며, 각 위원 1명마

다 1명의 직무대리인도 동시에 임명

– 해당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및 입후보를 위한 추천인은 선거관리기관의 구성원으로 임

명될 수 없음.

– 위원의 임기는 연방의회선거 이후 또는 새 의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재임가능)로 함.

 투표구 선거위원회

– 1명의 위원장과 그 직무대리인이 포함된 3명~7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및 그 직무대리인은 각 거마인데 행정청이 선거 실시 전에 임명

– 선거인명부를 분철해야 할 정도로 투표구의 구역이 넓어 여러 투표소에서 동시에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가 이루어지는 투표소 별로 투표구 선거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

며, 각 투표구 선거위원회마다 위원장과 “게”마.인데 직무대리인이 임명됨.

– 위원장의 직무대리인은 투표구 선거위원회 위원으로 동시에 활동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기 및 자신의 직무대리인을 임명

– 위원은 해당 관할관청의 선거권자 중에서 또는 가능한 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권자 중에서 

위촉되어야 함.

– 위원의 위촉을 위해 관할 관청은 선거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권한이 있음.

–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관청, 연방직할 단체, 영조물 및 공법상의 재단, 

공법상 법인에 속한 관청 등은 위원 선임을 위해 소속 직원들 중에서 대상자를 추천할 

의무가 있음.

 우편투표구 선거위원회

– 우편투표구는 각 선거구에 최소 1개의 우편투표구 선거위원회 및 1명의 위원장을 임명함.

– 해당 선거구에 설치할 우편투표구 선거위원회의 수는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함.

– 우편투표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정부 또는 주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정함.

–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일반 투표구 선거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준용됨.

– 여러 개의 관할 관청에 1개의 우편투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 하나의 관할 관청

이 우편투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 우편투표구 선거위원회의 구성원도 가능한 한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 중에서 위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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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기관의 위원 등 구성원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을 최대한 고려해

야 하며, 누구도 하나 이상의 선거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선거구선거위원회와 각 투표구선거위원회의 위원 및 각급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임. 

– 모든 선거권자는 위원직을 담당할 의무를 가지며,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락

을 거부할 수 있음.

다. 권한 및 임무(연방선거법 제2장, 연방선거법시행령 제1장)

1)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장

 임 명

–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최고 선거관리기관의 장으로 직무수행 상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아니하며, 오직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임기는 부정기적임.

– 위원장은 직무의 특성상 연방통계청장(Präsident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이 맡

으며, 직무대리도 연방통계청 차장이 맡음.

 직 무

– 연방선거위원회 위원 위촉

– 연방의회 또는 주의회에 5명 이상의 의원이 없는 정당의 선거참여 신청서 접수 및 승인

– 지역구후보자추천의 승인 또는 거부에 관한 선거구선거위원회의 결정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선거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제기

– 당선된 후보자의 조사, 총선거 결과에 대한 잠정확인 및 공표

– 비례대표의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최종결과 관련 연방선거위원회의 최종선언서 준비

– 주선거위원회 위원장에게 당선인 통보, 최종 선거결과 공표

– 주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및 검토

– 해외거주 독일인의 선거인등록사무 총괄

– 입후보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정당인정여부 및 소속정당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의 안내 및 

확인

– 정당법상 부여된 직무의 수행(정당조직 등에 관한 통지의 접수 등) 및 선거구획정사무에 관여

2) 주선거위원회 위원장

 임 명

– 주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주정부 또는 주정부가 정하는 기관에서 임기 제한 없이 임명

 직 무

– 선거구를 관할하는 선거관리기관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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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및 각종 양식을 구입

– 주 후보자명부의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된 주 후보자명부를 접수해 예비적으로 검토

– 이중으로 입후보한 후보자가 있는지 검사, 주선거위원회의 주 후보자명부 수리여부 결정

을 감독, 연방선거위원회에 이의제기

– 수리된 주 후보자명부 공표,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에게 등록수리 된 주 후보자명부들

의 순서와 각 명부 중에서 앞 순위부터 5위까지의 후보자의 이름을 통지

– 선거과정을 감독하고 다른 선거관리기관의 질의에 응답

– 해당 주의 예비 선거 결과를 확인 및 공표

– 기타 주선거위원회가 하는 주 후보자명부에 의한 해당 주의 최종 선거 결과 확정을 준비 

5 일 본

가. 개요

 공직선거법 제5,6조에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회: 중의원 및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 관리

–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 중의원과 참의원 지역구선거, 도도부현(都道府県)의회의원, 도도

부현지사 선거 관리

–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 시정촌(市町村)의회의원 및 시정촌의 장 선거 관리

나. 총무성(総務省)

 독임제 기관의 실질적인 선거총괄기관으로서 내각의 한 부처임.

– 총무성 자치행정국(선거부)에서 선거사무를 관장함.

–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지방공공단체선거사무에 관한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 및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지휘·감독권이 있음.

다. 중앙선거관리회16)

 총무성 부속 합의제 기관으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임.

   – 위원은 의회의원 이외의 자로서 참의원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의회의 의

결에 의한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함. 

16) 総務省(총무성). ‘選挙管理機関(선거관리기관)’
http://www.soumu.go.jp/senkyo/senkyo_s/naruhodo/naruhodo06.html#chapter1 (검색일 20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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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임명 시 동일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속하는 자를 3명 이상 임명할 수 없으며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참의원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회 

동의 필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이 있는 경우

(의회 동의 필요) 내각총리대신이 파면함.

– 의회가 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위원수와 동수의 예비위원(위원이 결원되거나 유고가 있는 경

우 직무수행)을 지명하며, 위원이 결원되어 보충하는 때에는 새로이 의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함.

 중의원비례대표선출 및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관리, 최고재판소재판관의 국민심사

에 관한 사무처리, 위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와 시정촌선거관리위

원회 지휘·감독, 중앙선거관리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권, 선거계도를 할 수 있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부동수 시 위원장이 결정

권을 행사함.

라.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

 지방공공단체의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임.

– 위원은 관할구역의 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지방의회에서 선출(지명추천방법도 가능)

하고, 위원선출 시 위원수와 동수의 예비위원도 선출해 위원 유고시 직무를 수행하며, 

정당추천 위원의 선출 시 동일 정당 소속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선출할 수 없음.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함.

 도도부현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관리,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선거관리,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선거관리,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관할구역 내 사무관리,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다른 

선거에 관한 사무(土地改良區의 役員과 總代선거 등) 및 이에 의한 쟁송관계사무(선거 또는 당선에 관한 

쟁송사무 등),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선거에 관한 사무에 있어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정지권 포함)의 직무를 수행함.

 3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부동수 시 위원장이 

결정권 행사함.

마.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

 해당 지방공공단체 하에서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체계와 동일하며, 시정촌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사무 관리,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다른 선거에 관한 사무(국가, 도도부현선거에 

관한 사무) 및 이에 관계된 사무의 처리, 지정도시의 행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구선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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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위원회의 지휘·감독(구선거관리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정지권 포함)의 직무를 수행함.

바. 지정도시의 행정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은 해당 구의 선거권을 가진 자 중에서 지정도시의 의회가 선출하며 지정도

시의 선거, 국가나 도도부현선거의 선거인명부, 투·개표 등에 관한 사무관리를 수행함.

 시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지정도시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관리업무를 수

행함.

사. 특별구선거관리위원회

 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체계와 같으며, 특별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관리 기타 시선거관리

위원회와 같은 선거사무관리의 직무를 수행함.

6 스페인

가. 개요

 선거법 제8조~제22조에서 선거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

해 선거관리기관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선거관리기관은 중앙선거위원회, 도선거위원회, 지역선거위원회,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주선

거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음(선거법 제8조).

나. 중앙선거위원회(Junta Electoral Central)

 상설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선거법 제9조)

– 사법부총평의회의 추첨에 의해 위촉된 8명의 대법원 판사

– 하원의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연합, 연맹 및 선거인단체의 연합추천에 따라 선임

된 5명의 법학 또는 정치사회학 교수 

 국왕령에 따라 하원의회 개회 90일 이내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차기 하원의회에서 새로 

중앙선거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로 함.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최초회의에서 사법부 출신 위원들 중 선출

 권한 및 임무(선거법 제19조)

– 선거인명부 관리국의 활동에 대한 지휘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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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의 집행 및 적용에 있어 선거인명부와 관련된 법령안에 대한 보고

– 선거관련 사안에 대해 도선거위원회와 지방자치주선거위원회에 의무적 준수가 필요한 지

시사항 전달

– 도선거위원회 또는 지방자치주선거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회신

– 도선거위원회 또는 지방자치주선거위원회 결정이 중앙선거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상반될 

경우 직권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결정 번복

– 선거법 운용에서 도선거위원회 또는 지방자치주선거위원회의 해석기준 통일

– 중앙정부 및 자치주 정부의 제안에 따라 투표소 설치, 개표, 총개표 및 당선인 공고에 

대한 근거문서서식 승인, 이 서식을 사본 형태로 작성해 교부

– 선거법 또는 기타 중앙선거위원회에 권한이 부여된 법률에 따라 제기된 고충, 항의, 청원

사항 해결

– 선거회의소집일부터 선거일 후 100일까지 기간 동안 후보자가 관리하는 회계 및 비용에 

관련된 규정 준수 여부 감독

– 선거 과정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입하는 자에 대한 징계권 행사

–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으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선거법에 명시된 최고금액의 벌금 부과

– 도 및 지역선거위원회의 위원 임기 개시 이후 사망, 직무수행불능 또는 사직의 경우 하원

의원, 상원의원, 도의원, 주의원, 시의원 및 카나리아 군도의원에게 확인서 발급

다. 도선거위원회(Juntas Electorales Provinciales)

 구성(선거법 제10,15조)

– 사법부총평의회의 추첨에 의해 선임된 3명의 해당 도 고등법원 판사

※ 만약 해당 도 고등법원에 판사가 부족하다면 해당 도청소재지의 단독판사를 위촉

– 해당 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법학 또는 정치사회학 교수, 저명한 법학자 중에서 중앙선

거위원회가 위촉하는 2명의 위원

– 선거소집일 후 3일 이내에 최초 구성되며, 선거일 후 100일까지 존속

 권한 및 임무(선거법 제19조제3항)

– 모든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역선거위원회가 준수해야 할 지시사항을 전달

– 지역선거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질의에 대한 회신

– 지역선거위원회 결정이 도선거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상반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이해당사

자의 요청에 따라 결정 번복

– 모든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역선거위원회의 해석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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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선거위원회(Juntas Electorales de Zona)

 구성(선거법 제11,15조)

– 해당 고등법원의 추첨에 따라 위촉된 3명의 지방법원판사

※ 만약 해당 사법구역에 판사가 부족하다면, 동일한 사법구역의 치안판사 중에 추첨으로 위촉

– 해당 사법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또는 정치사회학 전공자들 중 도선거위원회

가 위촉한 2명의 위원

※ 이 위원들은 후보자의 출마 공표 후 위촉하는데, 해당 선거구 후보자의 대리인이 이 직책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을 공동으로 추천함. 만약 선거운동 전까지 추천이 없다면 도선거위원회가 직권으로 위촉

– 선거소집일 후 3일 이내에 최초 구성되며, 선거일 후 100일까지 존속

7 스웨덴

가. 개요

 선거법 제1장 제3절에서 중앙선거청과 지역선거기관인 지방선거청, 각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선거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나. 중앙선거청(Valmyndigheten, central election authority)17)

 구성

–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는 중앙선거청을 둠(선거법 제3절 제1조).

 권한 및 임무

– 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별 의석수 결정 및 관보 게재(선거법 제4절 제3,26조)

– 투표구별 선거인명부 작성(선거법 제5절 제1,4조)

– 투표카드(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송부(선거법 제5절 제8,10조)

– 투표용지와 봉투 제공(선거법 제6절 제6조)

– 최종 개표 결과를 근거로 의회와 유럽의회 의석 배분 및 당선인 결정(선거법 제14절 제1조)

다. 지방선거청(regional election authority, county administrative board)

 구성

– 지방선거청은 지역선거기관으로서 광역자치구 단위에서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

17) Valmyndigheten. 2021.3.30. ‘The task of the Swedish Election Authority.’
https://www.val.se/servicelankar/otherlanguages/englishengelska/aboutus/theswedishelectionautho
rity.4.1dac782216e1e29d78918e8.html (검색일 20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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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선거위원회의 교육을 담당함(선거법 제3절 제2조).

 권한 및 임무

– 광역의회의원선거와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별 의석수 결정(선거법 제4절 제10,15조)

– 최종 개표(선거법 제13절 제1조)  

※ 개표절차

투표소 예비개표(제11절 제1조) → 선거위원회 개표(제12절 제1조) → 지방선거청 최종 개표(제13

절 제1조) 

– 광역의회의원선거 및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 간 의석 배분 및 당선인 결정(선거법 제14

절 제26조)

라. 선거위원회(local election authority, election committee)

 구성

– 각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는 선거위원회를 둠(선거법 제3절 

제3조).

 권한 및 임무

– 각 기초자치단체는 투표구별 투표소(선거법 제4절 제20조), 사전투표소(선거법 제4절 제22

조), 재선거에 따른 사전투표소(선거법 제4절 제23조)를 마련해야 함(선거법 제3절 제3조). 

– 투표소나 사전투표소는 선거권자가 투표하는데 편리하도록 위치, 접근성, 투표 시간을 고

려해 적절한 장소를 확보해야 함(선거법 제4절 제20,22조).

마. 투표사무원

 각 투표구는 최소 4명의 투표사무원을 지명해야 하며, 이 중 한 명을 투표관리관으로 하고, 

또 한 명은 부투표관리관으로 함(선거법 제3절 제4조).

 투표사무원은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자를 선거위원회가 임명함. 다만, 재외공관의 

투표사무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임명함(선거법 제3절 제5조). 

– 선거위원회가 병원, 교도소, 구치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에서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투표사무원 임명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각 투표소에는 투표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만큼의 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함(선거법 제3

절 제6조). 

– 투표소에 최소 3명의 투표사무원이 있어야 하며, 이 중 한 명은 투표관리관 또는 부투표

관리관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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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위스

가. 개요

 스위스에는 선거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선거관리기관은 없음.

 연방선거 및 국민투표는 각 주(Kanton)마다 실시되며, 연방내각국(Bundeskanzlei)18)의 감독을 

받음.

 주의회선거는 연방차원에서 관리되지 않고 각 주의 규정에 따름.

나. 연방 및 주의 직무

 의회의원선거는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주된 선거관리업무는 주에서 담당

 연방내각국의 직무

– 후보자의 이름이 이미 다른 주의 후보자명부 및 최종명부에 이중 등재되어 있으면 후보의 

이름을 삭제한 후 해당 주에 통보(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7조)

– 후보자 정보(공식적인 성과 이름, 출생연도, 고향 및 거주지)를 포함한 후보자명부를 전자적 

형태로 공표(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2조제2항)

– 연방내각국은 비례대표제 하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주의 선거권자들에게 투표용지와 함께 

선거권자들에게 배포할 간략한 지침서를 매 총선거 전에 발행(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4조)

– 총선거, 재·보궐선거 결과를 연방관보에 공표(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2조제3항)

– 새로 선출된 의회는 선거 후 일곱 번째 월요일에 개회하고, 이날 일차적으로 선거 결과를 

확정함(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3조제1항).

 주의 직무

– 후보자명부(추천명부)를 접수해 연방내각국에 통보(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1조)

– 후보자명부의 검토(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9조)

– 주관보에 공식 명부를 게재(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2조제1항)

– 각 주는 모든 후보자명부에 대한 투표용지 준비, 인쇄되지 않은 투표용지도 준비(정치적 

18) 주(Kanton)의 영문명은 canton, 연방내각국(Bundeskanzlei)의 영문명은 Federal Chancellery, 연방의회
(Bundesrat)의 영문명은 National Council로 표기하고 있으며, 연방내각국은 연방정부의 한 부처(department- 
level agency of the federal administration of Switzerland)임.
Bundeskanzlei ‘Nationalratswahlen(National Council elections).’
https://www.bk.admin.ch/bk/de/home/politische-rechte/nationalratswahlen.html (검색일 2022.9.7.)
Wikipedia. ‘Federal Chancellery of Switzerland.’
https://en.wikipedia.org/wiki/Federal_Chancellery_of_Switzerland (검색일 20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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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3조제1항)

– 각 선거권자들에게 빠르면 선거일 전 4주, 늦어도 3주 전까지는 모든 투표용지를 전달(정

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3조제2항, 제48조)

– 투표 종료 후, 각 투표소의 보고에 따라 투표 결과 등 작성(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9조)

∙ 총 선거권자 수 및 투표자 수, 유·무효·백지투표지의 수, 각 후보자 개인의 득표수

∙ 각 명부의 추가투표 득표수, 후보자 득표수와 각 명부에 대한 추가투표 득표수의 합(정

당 득표)

∙ 통합명부 내의 명부 전체(group)에 대한 득표수의 총합

– 결과가 산출된 후 주정부는 즉시 당선인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연방의회

(Bundesrat)에 당선인들의 이름을 통지해야 함(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2조제1항)

– 각 후보자가 얻은 결과(필요한 경우 후보자 명부별 득표수)를 선거일로부터 8일 이내에 주 

관보에 공표하고,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2조제2항)

– 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 후에 즉시 연방내각국에 선거 결과를 

보고하고, 투표지는 이의제기 기간의 만료 후 10일 내에 연방내각국이 지정한 장소로 

이송(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2조제4항)

9 캐나다

가. 선거관리기구19)

1) 연방(Federal): 캐나다 선거관리청(Elections Canada)

 연방 차원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유일한 기관이며,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 

 1920년에 설치되었으며 퀘벡 주에 위치하고 있고, 직원은 평상시 500명 정도, 선거기간에는 

약 235,000명 정도임.

 직무

– 연방차원의 총(보궐)선거 및 국민투표관리

– 선거인명부의 관리, 선거관리관(RO)의 임명 및 지침 제공

19) Elections Canada. ‘The Role and Structure of Elections Canada.’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abo&dir=role&document=index&lang=e (검색일 20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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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절차·후보자등록에 대한 안내, 학생들에게 선거절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매 10년마다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연방선거구획정위원회에 법적·기술적·재정적·행정적 

지원

– 선거광고를 하려고 하는 정당·제3자와 지구당·당대표 및 후보자 경선의 등록

– 후보자·정당·제3자·지구당·당대표선거후보자(leadership contestant) 및 당내경선후보

자(nomination contestant)의 기부금 공개,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비용 반환

– 대체 투표방법 연구, 의회 승인 하에 향후 선거에 적용할 대체 투표 절차 실험

– 외국의 선거관련 기관, 선거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

2) 주(State)와 준주(Territory)

 선거관리청으로부터 독립된 각 주의 선거관리기관이 별도로 있음.

주명 선거관리기관명 주명 선거관리기관명

온타리오 Elections Ontario 뉴브런즈윅 Elections New Brunswick

퀘벡 Elections Quebec 뉴펀들랜드&라브라도르
Elections Newfoundland and 
Labrador

브리티시콜럼비아
Elections British 
Columbia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Elections Prince Edward 
island

알베르타 Elections Alberta 유콘 준주 Elections Yukon Territories

마니토바 Elections Manitoba 노스트웨스트 준주
Elections Northwest 
Territories

새스캐추완 Elections Saskatchewan 누나붓 준주 Elections Nunavut Territories

노바스코샤 Elections Nova Scotia

 각 주마다 주 선거법과 선거비용 및 기부내역 공개방법 등이 있어 이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각 주의 선거관리청장(Chief Electoral Officer)과 선거관리관(Returning Officer) 등 선거

관련 공무원들이 선거관리를 함.

※ 주(state) 내의 시(Municipal)나 카운티(County),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선거가 각 지역별 2~5년 

주기로 별도 실시됨.

나. 선거사무관계자

1) 선거관리청장과 부선거관리청장(Assistant Chief Electoral Officer)

 선거관리청장은 하원의 의결에 의해 임명되고 차관급 상당의 지위를 가지며, 임기는 10년 

단임. 

– 정당과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상원 및 하원의회의 해직 공동청구(joint request)에 따라 

총독이 해임하는 경우 외에는 신분이 보장됨(선거법 제13,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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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과 임무(선거법 제16,17조)

– 선거, 국민투표 사무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

– 긴급 사태 등의 경우 선거기간의 연장, 선거관계공무원의 증원, 투표소의 증설 등 특별조

치 권한이 있음.

2) 선거관리관(Returning Officer: RO)과 부선거관리관(Assistant Returning Officer)(선거법 

제24,29조)

 선거관리관은 각 선거구에 1명씩 두는 집행·감독의 실질적 책임자로 선거관리청장이 임명. 

임기는 10년이며 연임 가능

 직무

– 선거관리관은 선거의 적정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

– 주요 직무는 선거소집령의 수리, 입후보등록일 및 선거일의 고시, 투표소 설치, 선거인명

부의 작성, 투표용지의 작성, 당선인의 결정, 선거 결과 보고 등(선거법 제64,113,120조)

 선거관리관은 임명을 받은 후 부재, 궐석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할 부선거관리관을 임명하고 선거관리청장에게 보고함(선거법 제26,28조).

3) 선거사무원(Election Officers)(선거법 제22조제1항, 제32조)

 선거소집령 발행 이후에 선거관리관은 다음의 선거사무원을 임명

– (선거법 제23조의1) 현장연락소 사무원(field liaison officers)

– (선거법 제26조) 부선거관리관(assistant returning officer)

– (선거법 제181조) 특별투표 규정 관리자(special voting rules administrator)

– (선거법 제183,184조) 특별 투표사무원(special ballot officers)

– (선거법 제248조) 연락사무원(liaison officers)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는 자(선거법 제22조제4항)

– 선거구 내 거주하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선거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는 자(선거법 제22조제3항)

– 장관과 주행정위원회 의원

– 연방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 주의회 또는 준주의회 의원

– 대법원 및 파산법원의 판사 또는 부판사, 유콘주 및 노스웨스트준주의 대법원 판사

– 이전 총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후보자였던 자

– 선거 직전 회기 또는 선거기간 중 의회에서 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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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되기 전 7년 이내에 선거법‧국민투표법 또는 주·시 학교이사회선거와 관련된 주의 

법에 따라 형법상의 죄를 범한 자

10 호 주

가. 개요

 1984년 ｢1918년 연방선거법(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을 대폭 개정해 내무

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산하 선거국(Electoral Office)을 법률상 독립기관인 호

주선거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AEC)로 설립함.

 연방수도에 중앙사무소, 각 주 및 준주의 수도에 주사무소, 주내 각 선거구에 선거구사무소를 

두고 있음.

나. 구성20) 

 위원장, 선거위원, 비사법위원 총 3명으로 구성(연방선거법 제6조)

– 위원장(Chairperson): 최소 3년의 경력을 가진 전·현직 연방법원 판사로, 비상임이며 총

독이 임명

– 선거위원(Electoral commissioner)

∙ 임기는 7년 이내이며, 재임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8조).

∙ 위원회 최고 행정공무원으로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책임자이며, 위원을 보좌하기 위하

여 부위원(Deputy Electoral Commissioner) 1명과 2명의 수석보좌위원을 두고 있음

(연방선거법 제18,19조).

– 비사법위원(non-judicial appointee): 법관이 아닌 자로, 비상임이며 총독이 임명

다. 권한 및 임무(연방선거법 제7조)

 상·하원의원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관리

 선거인명부의 갱신·유지

 의회, 정부, 국가기관의 선거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문활동

 법률상의 각급 국가기관·단체에 대한 선거관리

20) AEC. ‘The AEC's role.’
https://www.aec.gov.au/About-AEC (검색일 20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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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 관한 연구 및 연구 증진 활동, 선거에 관한 각종 자료 발간

 선거 및 의회에 관한 대국민 홍보활동

라. 선거사무관계자

 호주선거위원회는「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자 또는 위원회에서 채용 또는 고용한 자로 구성

됨(연방선거법 제29조).

 각 주는 선거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호주선거공무원(Australian Electoral Officers for 

States)을 두어야 하고, 위원회는 각 주에 대해 1명의 보조호주선거공무원(Assistant 

Australian Electoral Officers for States)을 임명해야 함(연방선거법 제20,31조).

 각 선거구의 선거관리관(Divisional Returning officer)은 해당 주의 선거위원, 호주선거공

무원의 지시에 따라 선거구 내에서 선거법을 집행해야 함(연방선거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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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유형

구분 국가명

독립위원회형
(Independent 

model)

아시아
한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대만,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중 동 알제리, 이집트,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시리아, 예멘

아프리카

앙골라, 베냉, 부탄,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
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감비아, 가나, 기
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케냐, 레소토,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나
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유 럽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조지아, 코소보,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리투아니
아, 몰타,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
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중·남·북미

앤티가바부다,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
바,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
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오세아니아
호주, 피지, 키리바시, 나우루, 뉴질랜드,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혼합형
(Mixed model)

아시아 일본, 동티모르

중 동 이란, 레바논

아프리카
카보베르데, 차드, 코모로, 지부티, 적도기니, 가봉,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콩고, 
세네갈

유 럽
안도라, 아르헨티나,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
페인

중·남·북미 벨리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오세아니아 바누아투

행정부형
(Governmental 

model)

아시아 북한, 싱가포르, 베트남

중 동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아프리카 모로코 

유 럽
벨기에,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
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중·남·북미 바하마, 그레나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미국

오세아니아 마셜군도, 미크로네시아, 니우에, 투발루

 ※ 독립위원회형: 정부의 집행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그 자체 예산을 스스로 관리하는 기관을 조직하고 관리
혼합형: 행정부형(정부 부처 또는 지방정부) 부문에 따라 조직되나 독립형(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정책 및 감시·감독

기능) 부문에 따라 일정 정도의 감독을 실시
행정부형: 정부의 부처(예: 내무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조직되고 관리됨.

출처: IDEA. ‘Model of Electoral Management.’
https://www.idea.int/data-tools/question-view/130365 (검색일 20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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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선거관리기관
위원
구성

임기 위원구성방법 위원장 임명방법 근거규정

한 국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9명 6년

대통령 3명 임명, 국회 3명 선
출, 대법원장이 3명 지명

위원 중에서 선출
(호선)

선거관리
위원회법 
제2,4,5조

영 국

선거위원회
(Electoral 

Commission)

9~
10명

최대
10년

하원의회에서 위원 선출
의회가 9명의 위원 중
에서 선출하고, 국왕
이 임명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1,3조

내무부(선거관리) –

미 국

연방선거위원회
(Federal 
Election 

Commission)

6명 6년
상원의회의 동의 하에 대통령이 
임명하며, 2년 마다 2명씩 교체

위원장, 부위원장은 1
년 (1회 연임 가능) 임
기로 위원 중에서 선출
(호선)

연방선거
운동법 

제30106조

프랑스

투표감독위원회
(Commissions de 

contrôle des 
opérations de 
vote, Voting 

operations control 
commissions)

3명 비상설

항소원장이 지명하는 전․현직 재
판관 또는 도의 사법보조위원 1
명, 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1
명

항소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1명

선거법 
제85-1조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s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Nation
al Commission 
for Campaign 
Accounts and 

Political Funding)

9명 5년

국사원 부원장이 지명하는 국사
원 판사 또는 명예판사 3명, 대
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또는 명
예판사 3명, 회계법원장이 지명
하는 회계법운 위원 또는 명예위
원 3명

위원 중에서 선출
(호선)

선거법 
제52-14조 

헌법위원회
(Conseil 

Constitutionnel, 
Constitutional 

Council)

9명 9년

대통령 3명, 하원의장 3명, 상
원의장이 3명을 위원으로 임명
하며 3년마다 3명씩 교체(정수 
외에 전직대통령은 직무상 당연
직 종신위원)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헌법 제56조

선거운동 감독
국가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e 

contrôle de la 
campagne 
electorale, 

National Election 
Campaign 
Control 

Commission)

5명 비상설

파기원장 회계감사원장 외에 최
고행정법원 파기원, 회계감사원
의 전․현직 재판관 또는 회계심
의원 중에서 2명을 추가로 지명

국사원 부원장

2001년 3월 
8일 no 

2001-213 
법규명령

<표 1-9> OECD국가의 선거관리기관 현황



제1장 선거일반 ∙   55

국가명 선거관리기관
위원
구성

임기 위원구성방법 위원장 임명방법 근거규정

시청각최고위원회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Audiovisual 

Superior Council)

9명 6년
대통령 3명, 하원의회의장 3명, 
상원의회의장이 3명을 임명

대통령이 임명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no 86-1067

법률

독 일

연방선거위원회
(Bundeswahlau

sschuss, 
Federal 

Electoral 
Commission)

9명 부정기적
위원장이 정당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8명을 임명

연방내무부 장관이 연
방선거관리관(관례상 
연방통계청장) 임명
※ 주 및 선거구선거

관리관은 주정부가 
임명

연방
선거법
제8,9조

일 본

중앙선거관리회
(中央選挙管理会)

5명 3년
의회의 의결에 의한 지명에 
따라 총리가 임명 

위원 중에서 선출
(호선)

공직
선거법
제5,6조

총무성(실질적 선거총괄관리기관) –

스페인

중앙선거위원회
(Junta Electoral 

Central, 
Central 

Electoral 
Board)

13명
입법부
임기
(4년)

사법부총평의회의 추첨으로 
대법원 판사 8명 및 원내정당, 
등의 추천에 따라 선임된 5명의 
법학·정치학 교수로 위원 구성

사법부 출신 위원 중 
선출(호선)

선거법 제9조

스웨덴
중앙선거청

(Valmyndigheten, Central Election Authority)
(중앙정부 산하기관)

선거법
제1장 제3절

스위스
연방내각국

(Bundeskanzlei, Federal Chancellery)
(중앙정부부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0조

캐나다
중앙선거청
(Elections 
Canada)

1명 10년 –
선거관리장은 하원의
결로 임명
(1명 독임제)

선거법
제13조

호 주

선거위원회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3명 7년
최소 3년의 경력을 가진 전현직 
연방법원 판사와 선거위원, 비사
법위원으로 구성

판사가 위원장이 되며, 
총독이 임명

연방
선거법
제6,8조

오스트리아

연방선거위원회
(Bundeswahlbe
hörde, Federal 

Electoral 
Board)

18명 선거
기간

사법부 임명 2명
(최근 선거에서 의석을 획득한)
정당 임명 15명

내무부장관(당연직)

헌법 
제26a조,

의회선거법
제6,12조

벨기에
내무부 선거관리국

(Service public fédéral Intérieur, Federal Public Service Interior- 
Direction des Elections)

선거법
제13,91,
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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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선거관리기관
위원
구성

임기 위원구성방법 위원장 임명방법 근거규정

칠 레

선거청
(El Servicio 
Electoral, 
Electoral 
Service)

5명
불특정
(정년
75세)

대통령이 상원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임명

위원 중에서 선출
(호선)

선거법
제63,66조

체 코

선거위원회
(Státní volební 
komise, State 

Electoral 
Commission )

10명
(대체 
9명)

불특정

내무부 장관 추천으로 정부가 임명
(내무부, 통계청, 재무부, 외교
부, 법무부, 국방부, 보건부, 노
동부의 직원으로 구성-장관, 청
장은 제외) 

정부가 임명
선거법 
제8조

선거법상 선거관리기구는 선거위원회(조정, 감독, 기록)이나 내무부(선거의 조직적·기술적 관
리), 외무부(재외선거),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지역구선거사무소, 대사관 등에서 선거업무를 
담당함.

선거법
제7‑14g조

덴마크

선거위원회
(Valgnævnet, 

Election Board)
4명

비상설
(정년
70세)

헌법전문가, 상표권전문가로 내
무부가 구성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 
판사 중 내무부장관이 
임명 의회선거법 

제17조
(선거관리)내무부

(Indenrigs-og boligministeren,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Housing)

에스토니아

선거위원회
(Valimised, 
National 
Electoral 

Committee)

7명 4년

‑ 대법원장이 판사 2명
‑ 검찰총장이 검사 1명
‑ 법무부장관·감사원장·의회의

장·국무총리가 직원 중 1명씩 
임명

위원 중에서 선출
(호선)

의회선거법 
제10,14조

핀란드
법무부(Oikeusministeriö, Ministry of Justice)

(법무부가 감독하는 지역선거위원회는 정당에서 추천한 4년 임기의 위원 5명으로 구성) 
선거법

제10,11조

그리스

(선거관리)내무부(Υπουργείο Εσωτερικών, Ministry of the Interior)
(후보자 및 정당등록 등)대법원(Άρειος Πάγος, Supreme Civil and Criminal Court) 
(의석배분, 결과발표)최고선거위원회(Ανώτατη Εφορευτική Επιτροπή, Supreme 
Election Commission)
이외에 일반법원, 59개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능이 분산되어 있음.

의회선거법
제9,35,37,

101조

헝가리

선거위원회
(Választási szervek,
National Election 

Office) 

7명 
이상 
(현재 
13명)

9년
대통령 추천으로 의회에서 7명 
선출
추가로 원내정당이 임명

위원 중에서 선출
(호선)

선거법 
제20,27,33,39조

아이슬란드

선거위원회
(Landskjörstjórnar, 

National 
Electoral 

Commission)

5명 5년
의회에서3명(위원장포함)선출
지방자치단체연합 2명 지명

의회에서 선출
의회선거법 

제12조

아일랜드
 주택계획자치부

(An Roinn Tithíochta, Rialtais Áitúil agus Oidhreachta, Department of 
Housing, Planning and Local Government)

선거법(1992)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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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선거관리기관
위원
구성

임기 위원구성방법 위원장 임명방법 근거규정

이스라엘

중앙선거위원회
 ,لجنة ا لانتخابا المركزية)
Central Elections 

Committee)

30명
정도 
(현재 
34명)

의회 임기
원내정당이 지명
(의석 4석당 1명, 4석 이하인 정
당도 1명 지명 가능)

대법관들 중에서 선출
(호선)

선거법 
제16,17조

이탈리아

(선거관리)내무부 선거관리국
(Ministero dell'Interno, Ministry of Interior- 
Direzione Centrale per i Servizi Elettorali) 하원선거법

제12조
(투표집계, 의석배분)법무부

(Ministero della giustizia, Ministry of Justice)

라트비아

중앙선거위원회
(Centrālā 
vēlēšanu 
komisija, 
Central 

Electoral 
Commission)

9명 4년
의회가 8명 임명
대법원이 판사 중 1명 임명

의회에서 선출
중앙선거
위원회법
제1조

리투아니아

중앙선거위원회
(Vyriausiosios 

rinkimų 
komisijos, 

Central Electoral 
Commission)

7명 
이상
(현재 
13명)

4년

의회에서 선출
‑ 법무부 추천 법학전공 후보자 

중 2명 
‑ 변호사협회 추천 법학전공 후

보자 중 2명 
‑ 대통령이 추천하는 법학석사 

후보자 중 2명
‑ 의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은 후

보자 1명 지명 가능

의회에서 선출
선거법
제34조

룩셈부르크
국무부(Ministère d'État, Ministry of State)

(지역선거위원회를 3계층 구조로 조직)

선거관할
기관에 관한
법 제1,2조

멕시코

연방선거청
(Instituto Nacional 
Electoral, National 
Electoral Institute)

11명 9년 의회에서 선출
의회가 임명
(하원 2/3 표결)

연방선거법
제36조

네덜란드

선거위원회
(Kiesraad, 
Electoral 
Council)

7명 4년 정부가 임명 정부가 임명
선거법 
제A5조

(선거관리)지방자치단체
※ 내무부와 선거위원회가 지원

-

뉴질랜드
선거위원회
(Electoral 

Commission)
3명 -

총리가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위원회 최고책임자로 구
성된 3명의 위원을 의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

선거법
제4D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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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Valdirektoratet.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Norway, municipal electoral committees and count.’
https://www.valg.no/nn-no/om-val/valgjennomforing/roller-og-ansvar/ (검색일 2022.5.26.)

국가명 선거관리기관
위원
구성

임기 위원구성방법 위원장 임명방법 근거규정

노르웨이

(선거조직, 관리)지방정부현대화부 
(Kommunal- og moderniseringsministeren,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and Modernisation)
※ 선거관리국(Valgdirektoratet, Directorate of Elections)은 주 차원의 선거운영, 지방

자치단체는 선거구 단위에서 선거관리의 책임을 짐.21)

헌법 
제43조

폴란드

선거위원회
(Państwowa Komisja
Wyborcza, National 
Electoral Commission)

9명

헌법재판관․
대법관: 9년
의회7 명: 
의회임기
(정년 70세) 

‑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헌법
재판관 1명

‑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대법관 
1명

‑ 의회가 지명한 판사 7명

위원 중에서 선출
(호선)

선거법
제157조

포르투갈

전국선거위원회
(Comissão Nacional 

de Eleiçõe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4명 
이상
(현재
10명)

의회
임기

내무부, 외교부, 사회부에서 임
명한 전문가를 정당이 임명

대법관
선거위원회법

제3,4조

(선거관리)내무부 내무총국 
(Secretaria-Geral da Administração Interna, 

General Secretariat of Internal Administration)
-

슬로바키아

중앙선거위원회
(Štátna komisia, 
State Commission 
for Elections) 

14명 비상설
의회지명 10명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에서 각 1명 지명

위원 중에서 선출
(호선)

선거법 
제13,18조

슬로베니아

선거위원회
(Državne volilne 
komisij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6명 4년 의회에서 임명 대법관
의회선거법 
제22,32조

튀르키예

최고선거위원회
(Yüksek Seçim 

Kurulu, 
Supreme 
Election 
Council)

7명 6년
대법원에서 7명 선출
대리위원 5명은 최고행정법원에
서 선출

위원 중에서 선출
(호선)

선거기본법
제11,15,18조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Number of EMB members.’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M013 (검색일 2022.5.9.)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Term of EMB members.’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M006 (검색일 2022.5.9.)
OSCE 국가별 선거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 (검색일 20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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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거법 총칙

Ⅰ 투표참여방안

가. 의무투표제(compulsory voting, mandatory voting)22) 

1) 의무투표제 운영현황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27개국에서 의무투표를 실시하고 있음.

 단순히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정치·역사적 상황과 현실이 맞물려 

실시됨.

 – 유럽국가들(벨기에,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은 20세기 초 보통선거권(universal suffrage) 

확립과 더불어 도입했으며, 중남미 국가들(칠레)은 정치제도의 변화와 개혁시기에 의무투표

를 도입

※ 벨기에가 1892년 가장 먼저 도입했고, 아르헨티나 1914년, 호주가 1924년에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와 네덜란드의 경우는 시행했으나 이후 폐지함.

 의무투표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헌법이나 선거법에 명시해 투표 불참 시 벌금 또는 선거권 

박탈 같은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단순히 시민의 의무로 언급하고 있기도 함.

 한편, 의무투표 실시와 선거권자 등록은 별개의 개념으로 선거권자 등록이 의무가 아닌 국가

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등록을 한 자에게만 의무투표를 적용함.

※ 의무투표는 자유투표(voluntary voting) 즉, 투표나 기권을 선거권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반드시 투표소에 참석해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표 비밀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필요는 없음.

22) Sarah Birch. 2009. Full participation: A Comparative Study of Compulsory Voting. Manchester 
University Press.
IDEA. 2004. Voter turnout in Western Europe since 1945. p.25~32.
Wikipedia. ‘Compulsory voting’ https://en.wikipedia.org/wiki/Compulsory_voting (검색일 2022.5.4.)
IDEA. ‘Compulsory Voting.’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compulsory-voting (검색일 2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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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와 칠레는 우리나라와 같이 근무시간 내 투표시간 보장 규정을 두고 있음.

「뉴질랜드 선거법」

제162조(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①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오후 3시 이전에 투표를 하기 위해 

업무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주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② 오후 3시 이후에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무 시간 중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2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③ 위 규정 위반 시 벌금 NZ＄1,000 이하에 처한다.

「칠레 선거법」

제165조 고용주는 선거권자의 투표를 방해하는 업무를 요구할 수 없다. 선거일 또는 국민투표일에 임금을 삭감 

없이 투표참여를 위해 2시간의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2) 의무투표제에 대한 찬반의견

 찬성의견

–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의 책임이자 의무

– 선거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민주적 정당성 확보 가능

– 정치적 관심을 유지시켜 선거권자에게 교육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활동 

참여가 활발해짐.

– 투표 참여를 위한 별도의 비용 불필요

 반대의견

–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음.

– 투표 자체가 법의 규제를 받는 요건이 아님.

– 투표율이 높다는 것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연계되는지에 대해 의문

– 의무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에 비해 무효표가 더 높게 나타남(투표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음).

3) 의무투표제 도입 국가들

(가) 유럽국가

 벨기에(헌법 제62조, 선거법 제180,210조)

– 1892년 보통선거원칙을 도입하면서 세계 최초로 전국선거에 의무투표제 도입(1892년 남

자, 1949년 여자에게 적용)

–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가난한 시민들의 투표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후 의회, 지방의회, 유럽의회선거 등 모든 선거에 적용

– 투표불참자들의 명단을 검찰로 보내지만 지방법원에 소명(질병 또는 해외출장 등)하면 제재

를 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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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위반의 경우 40~80유로, 두 번째 위반 시부터 80~200유로의 벌금이 부과

됨.23)

– 15년 이내 4번 투표 불참 시 10년 동안 투표권이 박탈되고, 공직이 제한됨.

– 2019년 의회선거 투표율 88.38% 

 그리스(헌법 제51조, 의회선거법 제117조)

– 1952년 헌법 개정 시 도입되었으나, 1975년 의무투표 문구가 명문화 됨. 

– 당시 정당들이 도입을 요구했으며, 기권을 방지하고 보통선거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 의회, 지방의회, 유럽의회 등 모든 선거에 적용되고, 선거권자 등록과 투표 모두 의무적으

로 실시(대신 직장은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함)

–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70세 이상, 투표소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선거권

자들은 의무투표가 면제되고, 불참 사유를 소명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음.

– 투표 불참 시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1

년 헌법 개정에서 투표 불참 시 예외와 벌칙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져 사실상 의무투

표제는 유명무실화 됨(선거법에 규정된 제재는 여전히 명문화 되어 있으나 기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음).

– 2019년 의회선거의 투표율이 57.91%로 나와 헌법에 의무투표제가 규정되어 있는 자체

만으로도 투표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음.

 룩셈부르크(선거법 제89조)

– 1919년 여성의 선거권 도입과 같은 해에 의무투표제 도입

– 의회, 지방의회, 유럽의회 선거에 적용되고, 선거인명부에 등록한 선거권자에게만 의무투

표가 적용(선거권자 등록은 의무는 아님)되므로 선거인명부에 없는 선거권자나 75세 이상 

선거권자에게는 의무투표가 적용되지 않음.

– 투표불참 시 벌금은 100~1,000유로이지만 실제로 첫 번째 위반 시 서면경고를 받고, 

6년 안에 두 번째 위반 시 높은 벌금이 부과되는데 보통 벌금 부과 전에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함.

– 2018년 의회선거 투표율 89.66%

23) 선거법에는 구 화폐인 벨기에 프랑(1회 위반 시 5~10, 2회 위반 시 10~25)으로 표기되어 있음. 인플레이션을 반영하
여 결정된 수치(현재 8배)를 곱한 값을 유로로 납부
Service public fédéral Intérieur. ‘Que faire en cas d’indisponibilité le jour du vote?’
https://elections.fgov.be/electeurs/que-faire-en-cas-dindisponibilite-le-jour-du-vote (검색일 2022.3.29.)
senate.be. ‘Questions et Réponses.'
https://www.senate.be/www/?MIval=/consulteren/publicatie2&BLOKNR=59&COLL=B&LEG=1&NR=7
6&SUF=&VOLGNR=&LANG=fr (검색일 202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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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샤프하우젠주 선거법 제9조)

– 26개 주 중 샤프하우젠(Schaffhausen) 1개 주가 1904년부터 모든 선거에 대해 의무

투표제 실시24)

※ 1971년 주민투표로 취리히, 아르가우는 의무투표제 폐지

– 투표 불참사유(질병 또는 휴가)를 밝혀 선거권자 카드를 반납하거나 투표 종료 후 3일 내에

는 불참 사유를 밝히지 않고 반납하면 벌금이 면제됨.

– 불참 시 6스위스 프랑(약 5.87유로)의 벌금 부과

– 2019년 의회선거 투표율 45.12%, 샤프하우젠 주 59.7% 

(나) 중남미 국가

 브라질(헌법 제14조, 선거법 제6,7조)

– 1988년 개헌 시 제14조에 의무투표제 규정

– 투표 편의를 위해 선거일을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함.

– 16~18세, 70세 이상, 문맹자는 의무투표 대상 예외

– 투표 불참 시 선거일 후 30일 내에 해명하지 않는 경우 그 지역 최저임금의 3~10%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직제한·여권발급 등이 금지

– 투표 불참 3번 이상, 벌금 미납, 6개월 안에 불참 사유 미보고 시 선거권자 등록이 말소

됨.

– 2018년 의회선거 투표율 79.50%, 2018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79.67%

 페루(헌법 제31조, 선거법 제9조)

– 1993년 헌법에 도입하면서 모든 선거에서 의무투표제와 함께 선거권자 등록도 의무적이

라 명시함.

– 70세 이상 선거권자는 의무투표 대상 예외

– 투표 불참 시 벌금(빈곤하지 않은 지역 92쏠, 빈곤지역 46쏠, 극빈지역 23쏠로 지역마다 차등

-2021년 기준25)) 

– 2020년 의회선거 투표율 74.07%, 2021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70.08%

 아르헨티나(헌법 제37조, 선거법 제12,125조)

– 1912년 도입

24) Swissinfo. 2014.4.4. ‘Le dernier canton où le vote est obligatoire(The last canton where voting is 
compulsory)'
https://www.swissinfo.ch/fre/democratiedirecte/schaffhouse_le-dernier-canton-o%C3%B9-le-vote-
est-obligatoire/38284104 (검색일 2022.5.9.)

25) gob.pe ‘Consultar si tienes multas electorales(Check if you have electoral fine).’
https://www.gob.pe/382-consultar-si-tienes-multas-electorales (검색일 2022.5.9.)



제1장 선거일반 ∙   63

– 선거당일 아팠다는 의사의 증명이나 투표소에서 500km 떨어져 있었다는 가까운 경찰서

의 증명이 있으면 제외

– 투표 불참 시 벌금(50~500페소) 부과, 3년간 공직제한

– 2021년 의회선거 투표율 71.51%, 2019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80.94%

 에콰도르(헌법 제62조, 선거법 제11조)

– 1936년 도입

– 문맹자와 65세 이상 선거권자, 재외국민은 의무투표 대상 예외

– 투표 불참 시 통합월급여의 10~15% 벌금 부과

– 2021년 의회선거 투표율 81.00%, 2021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81.03% 

 볼리비아(헌법 제26조, 선거법 제43,154조)

– 1952년 도입

– 투표 불참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선거일부터 90일 동안 은행에서 

월급인출 불가능, 공직 불가, 은행 거래 금지, 여권 발급 불가26)

– 2020년 의회선거 투표율 88.42%, 2020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88.42% 

 우루과이(헌법 제77조)

– 1933년 쿠데타 이후 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1934년 헌법 개정 시 도입

– 의무투표는 우루과이의 정치제도에 안정성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투표와 선거권자 등록 모두 의무화되었고, 1971년부터 투표 불참 시 벌금 부과(일반인 1 

UR, 공무원이나 지식인의 경우 2UR27))

– 벌금 시행 전에는 65~77%의 투표율이 나왔으나, 벌금 시행 후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89%, 1999년 92%, 2004년 88%의 투표율을 기록

– 2014년 의회선거 투표율 89.62%, 2014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88.57%

(다) 기타 국가

 호주(연방선거법 제245조)

– 1915년 퀸즈랜드 주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1924년 선거법 개정으로 모든 연방선

거에 의무투표제 도입

26) 「REGLAMENTO DE FALTAS ELECTRALES Y SANCIONES(최고선거재판소 선거위반 및 제재규정 제20조)」
https://www.oep.org.bo/wp-content/uploads/2020/08/Reglamento_Faltas_Sanciones_EG-2020.pdf 
(검색일 2022.5.9.)

27) UR(Unidad Reajustable): 평균급여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가변단위로 2022년 기준 1.428.01페소
    la diaria Política ‘Referéndum LUC: cómo justificar el no voto y cuánto es la multa por no 

concurrir(Luc referendum: how to justify the non-vote and how much is the fine for not attending).’
https://ladiaria.com.uy/politica/articulo/2022/3/referendum-luc-como-justificar-el-no-voto-y-cua
nto-es-la-multa-por-no-concurrir (검색일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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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투표제와 함께 선거인등록도 의무화하고 모든 의회 및 지방선거에 적용

※ 연방선거를 위한 선거인등록은 1911년 이후부터 의무사항이며 모든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이 대상

임. 단, 일부 죄수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예외(선거법 제93,96조)

※ 남오스트레일리아, 서오스트레일리아, 타스마니아 주정부는 이 지역의 지방선거에서 자유투표 실시

–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의무투표제를 도입했으며, 특히 호주는 선호투표제(Alternative 

Vote)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거권자들이 투표해야 가장 정확한 선거 결과를 얻

을 수 있다고 보고 있음.28)

※ 의무투표 실시 전 1922년 연방선거 투표율 59%였으나 실시 후 1925년 선거에서 91%로 높아졌으

며, 현재까지 90% 이상의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음.

※ 현재 의무투표제는 호주의 정치문화에서 일상적인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호주 선거권자들의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1996년 Newspoll Market Research 여론조사에서 의무투표제 지지율이 

74%에 달함).

※ 1993년 연방선거 후 약 50만 명이 투표불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중 5%인 23,320명이 벌금을 

납부했고, 94%는 투표불참사유를 들어 해명했으며 약 1%만이 법원으로 이송, 즉, 전체 선거권자의 

0.2%가 벌금을 냈음.

– 또한 투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선거일을 토요일로 하고, 우편투표·사전투표를 운영하며, 

환자나 직장인들을 위한 이동투표소·해외공관·선상 등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음.

– 선거권자인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요청한 경우 고용주는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함

(연방선거법 제345조).

※ 위반 시 개인의 경우 5 페널티 유닛의 벌금, 법인의 경우 25 페널티 유닛의 벌금

– 투표불참자들은 불참 사유(해외거주, 종교적 신념 등)를 소명하면 제재를 면할 수 있음.

– 투표불참자들에게 20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법원비용도 부담), 벌금 미납 시 가산 차

압이나 하루 이틀 정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음.

※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불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비용과 1 페널티 유닛의(1 유닛은 현재 

222호주달러)29)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 미납 시 사회봉사명령·재산압수·기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 2019년 연방선거 투표율: 하원의원선거 91.89%, 상원의원선거 92.48%

28) AEC. ‘Compulsory voting in Australia.’
https://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voting/index.htm (검색일 2022.5.9.)

29) 페널티 유닛(penalty unit: PU)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3년마다 다시 책정하는 벌금 기준단위이며, 연방법에 
따른 벌금은 연방 PU가 적용되며, 주법에 따른 PU는 주마다 다르게 책정됨.
형법 제4AA조(section 4AA of the Crimes Act 1914)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1 페널티 유닛은 222호주달러이
며 2020.7.1.부터 2023.7.1.까지 적용됨.
ASIC. ‘Fines and penalties.’
https://asic.gov.au/about-asic/asic-investigations-and-enforcement/fines-and-penalties/ (검색일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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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의회의원 선거법 제43조, 대통령선거법 제26조)

– 1959년 도입

– 투표 불참 시 선거인명부에서 제명(5싱가포르달러를 벌금으로 내면 제명 취소), 대통령 또는 

의회의원 피선거권 박탈

– 2020년 의회선거 투표율 95.81%, 2011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94.65%

 튀르키예(헌법 제175조, 선거법 제63조)

– 1986년 도입

– 투표 불참 시 소명하지 않으면 벌금 1만 리라 부과

– 2018년 의회선거 투표율 86.22%, 2018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86.24%

4) 의무투표제 폐지 또는 미실시 국가

(가) 유럽국가

 오스트리아

– 1949년 연방법에 규정되어 모든 지역, 모든 선거(의회, 지방, 대통령 선거)에 적용되었고, 

1979년 이후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의무투표제 실시를 결정

– 1982년 연방법에서 의무투표제를 폐지했으나 스티리아(Styria), 카린티아(Carinthia), 포

르크알베르크(Vorarlberg)와 티롤(Tyrol) 주는 지방규정(provincial statute books)에서 의

무투표를 유지했으나,

– 1990년대 초 스티리아, 카린티아 주에서 폐지, 2004년 티롤 주도 의무투표제 폐지

– 투표 불참 시 불참 사유를 해명 기회가 있고, 해명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되는데 700유

로 이하로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50유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됨.

– 오스트리아 내무부에 따르면 의무투표는 현대 사회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고, 제재를 가하

기도 불가능하며, 잦은 지역이동으로 영구 거주지(선거인등록을 하는)란 의미가 없다고 봄.

– 2017년 의회선거 투표율 80.00%, 2016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72.75%

 리히텐슈타인(시민권리법 제3조, 제90조제2항)

– 1862년 이전부터 실시되었으며 의무투표제 실시를 전통으로 여기고 있음.

– 의무투표제는 1973년 시민권리법에 규정되었고, 의회·지방자치단체 선거 등 모든 선거

와 국민투표에 적용

– 투표 불참 사유를 소명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고, 위반 시 벌금[20 스위스 프랑(CHF), 약 

18유로]이 부과되나 사실상 거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고 있음.

– 2021년 의회선거 투표율 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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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 1917년 보통선거권과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헌법 개정과 함께 도입

– 투표를 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무이고, 비례대표제 하에서 진정한 의미의 ‘비

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100% 투표율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입

– 1967년 정부에 의해 임명된 위원회의 폐지 권고를 받고 의무투표제 폐지

– 2017년 의회선거 투표율 81.93% 

– 폐지이유

∙ 투표할 권리는 시민의 개인적인 권리

∙ 투표불참자에게 실제로 제재를 가하기 어려움.

∙ 자유투표제 실시 시 정당들은 선거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활동적이 됨.

∙ 의무투표제 하에서 투표율은 실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지 못함.

 이탈리아

– 2차 대전 후 새로운 선거제도(대의민주주의,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와 선거법이 제정되면

서 의무투표제를 도입했고, 1975년 헌법에 투표가 시민의 의무라고 규정(단, 국민투표로 

가결된 1993년 새로운 선거법에서는 투표를 시민의 권리로 표현)

– 법적으로 도장 찍힌 투표소 카드를 제시하면 투표를 하기 위한 3시간 업무 휴식을 보장해 

줌.

– 투표 불참 시 육아시설이용에 불이익을 주는 사회적 제재(innocuous sanction)를 부과

– 2018년 의회선거 투표율 72.93% 

(나) 중남미국가

 베네수엘라

– 1993년까지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제재 규정은 없고, 실제로 시행된 바 없음.

– 2015년 의회선거 투표율 73.76%, 2018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45.74%

 코스타리카(헌법 제93조)

– 1959년 헌법에 의무투표 실시를 규정했으나, 투표 불참자에게 제재를 한 적은 없음.

– 2018년 의회선거 투표율 65.56%, 2018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65.70%

 멕시코(헌법 제35,36조)

– 헌법에 의무투표 실시가 규정됐지만 선거법에 투표 불참 시 제재 규정이 없어서 다른 국

가에 비해 투표율이 낮음.

– 투표 불참 시 이탈리아에서 실시했던 바와 같이 사회적, 임의적 제재는 가능

– 2018년 의회선거 투표율 63.21%, 2018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63.43% 

 칠레(헌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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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정치적 대변혁기에 도입

– 그러나 선거권자 등록이 자율적이고, 등록한 선거권자들에게만 의무투표제가 적용되므로 

투표 불참 시에도 실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드묾.

– 2016년 의회선거 투표율 47.53%, 2017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46.70%

(다) 기타국가

 피지(헌법 제56조)

– 1997년 도입되어 의무투표와 함께 선거권자 등록도 의무적임.

– 투표 불참 시 벌금형과 징역형이 가능하나 제도 도입 이후 처벌받은 사례는 없음.

– 1999년 의회선거에서 89.41%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2001년에는 81.05%, 2006년에

는 64%로 하락세 보임.

– 2014년 의무투표제 폐지

– 2014년 의회선거 84.60%

 키프로스(헌법 제31조, 선거법 제7조)

– 1959년 도입

–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선거권자에게만 의무투표 적용

– 투표불참자들은 불참 사유를 해명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이유가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제재

를 피할 수 있지만, 위반 시 벌금 200유로 또는 최고 6개월까지 징역형 부과(그러나 2001

년 총선거이후 제재 사례는 거의 없음)

– 2017년 의무투표제 폐지

– 2016년 의회선거 투표율 66.74%, 2018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73.97% 

 태국(헌법 제50조)

– 1997년 헌법에 도입

– 투표 불참 시 정치적 권리(법안발의, 탄핵, 선출직 공직)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으나 제재 사례는 없음.

– 2019년 의회선거 투표율 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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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도입연도) 기권 시 제재내용 최종투표율 근거 규정

유럽
국가

벨기에
(1892년)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절차로 불참 가능
∙ 벌금 부과(1회 위반 €40~80, 2회 위반 시 €80~200)
∙ 15년 이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4번 이상 불참 시 

10년 동안 투표권 박탈, 공직제한

2019년 88.38%(의)

헌법 
제62조
선거법 

제180,210조

그리스
(1952년)

∙ 1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2001년 헌법개정에서 투표불참 제재 내용이 빠져 

사실상 의무투표제는 유명무실화되었음.
2019년 57.91%(의)

헌법 제51조 
의회선거법 
제117조

룩셈부르크
(1919년)

∙ 벌금부과(1회 위반 €100~250, 5년 이내 재위반 시 
€500~1,000)
※ 75세 이상 의무투표 제외, 선거구 밖에 거주 중인 

경우 불참 가능

2018년 
89.66%(의)

선거법 
제89,90조

스위스
(1904년)

∙ 26개 주 중 1개 주(샤프하우젠)가 실시하고 있으며, 
벌금 6CHF(약 €5.87)이 부과됨.

2019년
45.12%(의)

(샤프하우젠주 59.7%)

샤프하우젠주 
선거법 제9조

튀르키예
(1986년)

∙ 벌금 부과(1만 Liras)
2018년 86.22%(의)
2018년 86.24%(대)

헌법 제175조
선거법 제63조

중남미 
국가

브라질
(1988년)

∙ 벌금 부과(해당 지역 최저임금의 3~10%), 공직제한·
여권발급 금지·행정입찰 불가·대출제한 등 

2022년 70.85%(의)
2022년 79.42%(대)

헌법 제14조
선거법 제6,7조

페 루
(1993년)

∙ 벌금 부과(2021년 기준, 거주지역의 빈곤정도에 따라 
차등부과 23~92Soles)

2020년 74.07%(의)
2021년 70.08%(대)

헌법 제31조
선거법 제9조

아르헨티나
(1912년)

∙ 벌금 부과(50~500 Pesos), 3년간 공직제한
2019년 80.94%(대)
2021년 71.51%(의)

헌법 제37조 
선거법 

제12,125조

에콰도르
(1936년)

∙ 벌금 부과(통합월보수의 10~15%)
2021년 81.00%(의)
2021년 81.03%(대)

헌법 제62조 
선거법 

제11,292조

볼리비아
(1952년)

∙ 벌금 부과(최저임금의 10%), 투표증명서 또는 벌금 납
부 증명서가 없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90일 동안 월급 
인출 불가, 공직 불가, 은행 거래 금지, 여권 발급 불가

2020년 
88.42%(의,대)

헌법 제26조
선거법 

제43,154조

우루과이
(1933년)

∙ 벌금 부과(1UR, 공무원이나 지식인의 경우 2UR)
 *UR: Unidad Reajustable(2022년 1.428.01pesos)

2019년 
90.13%(의,대)

헌법 제77조

기타
국가

호 주
(1924년)

∙ 벌금(A$20) 부과, 벌금 미납 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
음.

2019년 91.89%(의)
연방선거법 
제245조

싱가포르
(1959년)

∙ 선거인명부에서 제명 또는 벌금 부과, 대통령 또는 
의회의원 피선거권 박탈

2020년 95.81%(의)
2011년 94.65%(대)

의회선거법
제43조

사모아
(2019년)

∙ 벌금 부과(21세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20벌금단위, 2회 
위반 시 최대 40벌금단위까지)

* 벌금단위: 100WST

2021년
69.47%(의)

시행전 2016년 
73.06%(의)

선거법 제13조

※ 도미니카 공화국, 레바논, 나우루, 파나마, 파라과이 등에서는 의무투표가 폐지되었고, 콩고민주공화국, 불가리아, 
이집트, 온두라스에서는 법으로 의무투표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음.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LF004 (검색일 2022.3.28.)
IDEA. Compulsory Voting International.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compulsory-voting (검색일 2022.3.28.)
IDEA. Voter Turnout Database International.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 (검색일 2022.3.28.)

<표 1-10> 의무투표제 실시 주요 국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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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센티브제

 투표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적극 실시하거나 시행하는 국가는 없고, 지방자치단체 차원

이나 민간단체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

 또한 의무투표제를 compulsory voting, mandatory voting이라고 지칭하는 것과 달리 투표 

인센티브제(voting incentive)라는 용어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이탈리아·노르웨이·불가리아·미국·일본 등에서 투표참여자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해 노

력하고 있음.

30) 노르웨이와 불가리아 사례는 IDEA. 2007. ‘Engaging the Electorate: Initiatives to Promote Voter Turnout 
From Around the World.’ 참조
http://aceproject.org/ero-en/topics/electoral-participation/turnout/Idea_voter_low.pdf/view (검색일 
2022.5.9.)

31) LAtimes. 2015.4.21. ‘Editorial: Vote, and win$25,000: It's a losing idea.’
https://www.latimes.com/opinion/editorials/la-ed-voteria-vote-to-win-cash-lottery-20150421-stor
y.html (검색일 2022. 5.9.)

32) BBC. 2017.5.9. ‘Would cash prizes make you more likely to vote?’
https://www.bbc.com/news/magazine-39794795 (검색일 2022.5.9.)

국가명 편의제공내역

이탈리아
(하원의원 선거법 
제116~118조)

∙ 하원 총선거의 경우 선거인이 투표소까지 왕복하기 위한 국영철도의 요금을 70%까지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에 관한 사항은 철도청이 정함(제116조).

∙ 해외근로자로서 투표하기 위해 귀국하는 자는 국경 내 출발역으로부터 투표할 시·읍·면까지의 

왕복철도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음(제117조).

∙ 국가공무원, 군인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근무지와 다른 시·읍·면에 

가야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현행 법규가 정하는 기한 내로 

교통비 환급 및 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제118조).

노르웨이30)
∙ 1995년 노르웨이 에베네스(Evenes)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위원회는 복권 추첨을 통하여 

선거인 2명에게 여행권($1,600 상당) 제공

불가리아
∙ 2005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불가리아 정부는 복권 추첨으로 경품 제공

※ €15,000 상당의 자동차, 컴퓨터, 전자제품, 모바일 폰 등 

미 국

∙ 2015.5.19. 로스엔젤레스 학교위원 선거에서 추첨으로 현금($25,000) 제공31)

– 비영리단체인 Southwest Voter Registration Education Project에서 투표한 사람들을 대

상으로 현금 복권(Voteria) 제공 계획 수립

∙ 2015.11.3. 필라델피아 지방선거에서 추첨으로 현금($10,000) 제공32)

– Pamela and Ajay Raju Foundation 단체에서 투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 복권

(Voteria) 제공 계획 수립

<표 1-11> 인센티브제 실시 국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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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4 일본의 선거 SALE35)

∙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나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고객에게 지역 상점가에서 

상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투표자 인센티브 제도로서 선거세일이라고 부르고 있음.

∙ 90년대 이후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민간부분에서도 투표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에서 시작되어 2003년 11월 실시된 중의원선거에서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법적인 조치는 아님.

∙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

투표확인증 발행(임의 발급), 선거세일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도·조언

※ 공직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성에서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 유지 차원에서 선거세일에 대

한 지원이나 공식적 제도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확인증 교부를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반 이상

의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확인증 발급을 하지 않고 있어 투표소 간판을 찍은 인증샷 등의 

사진으로 투표확인증 대체가 가능함.

∙ 청년회의소와 NGO 단체

참여 상점 모집, 행사의 선거법 저촉 여부 등과 관련해 선관위와 협의, 선거세일 기간과 참가지역에 대한 

홍보, 선거세일 종료 후 효과에 대한 평가 

※ 전국선거할인실시위원회36) 등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상점 모집 및 홍보(2016년 참의원선거: 550여 

점포, 2017년 중의원선거: 500여 점포 참여, 2019년 참의원선거: 900여 점포 참여)

∙ 참여 상점

상품할인, 교환권·경품 제공, 포인트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지 않으며 사회공헌이라는 의식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의의

를 가지고 참여

33) United States Code. Title 52. Chapter 103. §10307. Prohibited acts.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52-section10307&num=0&editi
on=prelim (검색일 2022.5.9.) 

34) The New York Times. 2018.11.6. ‘An ‘I Voted’ Sticker Can Get You Free Stuff.(But Is It Legal? Well...).’ 
https://www.nytimes.com/2018/11/06/us/voting-free-stuff.html (검색일 2022.5.9.)

35) 고선규. 2010. 일본의 투표자 인센티브제도와 투표참여. 한국정당학회보. 9(1). p.39~65.

36) センキョ割 / 選挙割(전국선거할인실시위원회 홈페이지).
http://senkyowari.com/ (검색일 2022.5.9.)

∙ 이외에 기업 영업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엄 히 연방법(제52편 제10307조) 위반이나 실제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음.33) 
– 2018년 의회선거에서 기업들이 ‘I Voted’ 스티커를 붙인 선거인에게 샌드위치나 커피 등을 

제공하거나 투표소까지 무료로 태워다 주는 이벤트를 실시함.34) 

일 본
∙ 선거세일 실시

– 지역의 상가협의회 등에서 투표확인증을 가지고 방문하는 고객에게 각종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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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한 국

54.26
(의)

75.84
(대)

– 56.81
(지방)

–
58.03
(의)

77.20
(대)

– 60.20
(지방)

– 66.21
(의)

–
77.08
(대)

50.09
(지방)

–

영 국 – – – – – 68.93
(의)

– 67.55
(의)

– – – –

미 국

67.59
(의)

67.95
(대)

– 42.50
(의)

–
65.44
(의)

65.44
(대)

– – –
70.75
(의)

70.75
(대)

– – –

프랑스

57.22/5
5.23

(의:1차/
2차)

79.48/8
0.35

(대:1차/
2차)

– – – –

48.70/
42.64
(의:1차
/2차)
74.56
(대)

– – – –

47.51/
46.23
(의:1차
/2차)

73.69/
71.99
(대:1차
/2차)

–

일 본
59.32
(의)

– 52.66
(의)

– – 정보
없음

– – – 55.97
(의)

52.05
(의)

–
독 일 – 71.53

(의)
– – – 76.15

(의)
– – – 76.58

(의)
– –

스페인 – – – 73.20
(의)

69.84
(의)

– – 71.76
(의)

– – – –
스웨덴 – – 85.81

(의)
– – – 87.18

(의)
– – – 84.21 

(의)
–

스위스 – – – 48.51
(의)

– – – 45.12
(의)

– – –
의무
투표
(1개
칸톤)

캐나다 – – – 68.28
(의)

– – – 67.65
(의)

62.25
(의)

– –
호 주 – 93.23

(의)
– – 91.01

(의)
– – 91.89

(의)
– – 89.74

(의)
의무
투표

오스트리아 – 74.91
(의)

– – 72.75
(대)

80.00
(의)

– 75.59
(의)

– – 65.19
(대)

–
벨기에 – – 89.37

(의)
– – – – 88.38

(의)
– – – 의무

투표

칠 레 –
41.98
(대)

49.35
(의)

– – –
46.53
(의)

46.70
(대)

– – –
47.04
(의)

55.64
(대)

– –

체 코 –
59.48
(의)

59.08
(대)

– – – 60.84
(의)

61.88
(대)

– – 65.39
(의)

– –

덴마크 – – – 85.89
(의)

– – – 84.60
(의)

– – – –
에스토니아 – – – 64.23

(의)
– – – 63.67 

(의)
– – –

핀란드
68.86
(대)

– – 66.85
(의)

– – 66.76
(대)

68.73
(의)

– – – –

<표 1-12> OECD국가의 연도별 선거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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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그리스
62.47
(의)

– – 63.94
(의)

– – – 57.78
(의)

– – – 의무
투표

헝가리 – – 61.84
(의)

– – – 69.67
(의)

– – – 69.59
(의)

–

아이슬란드
69.32
(대)

81.44
(의)

– –
79.18
(의)

75.67
(대)

– – – 66.92
(대)

80.09
(의)

– –

아일랜드 – – – – 65.09
(의)

– 43.87
(대)

– 62.77
(의)

– – –

이스라엘
67.77
(의)

– – 72.34
(의)

– – – 69.83
(의)

71.52
(의)

67.44
(의)

– –
이탈리아 – 75.19

(의)
– – – – 72.93

(의)
– – – 63.79 

(의)
–

라트비아 – – 58.80
(의)

– – – 54.58
(의)

– – – 59.43
(의)

–
리투아니아

52.93
(의)

– 47.37
(대)

– 50.64
(의)

– – 57.37
(대)

47.80
(의)

– – –
룩셈부르크 – 91.15

(의)
– – – – 89.66

(의)
– – – – 의무

투표

멕시코

62.45
(의)

63.14
(대)

– – 47.72
(의)

– –
63.21
(의)

63.43
(대)

– – 52.66
(의)

– –

네덜란드
74.56
(의)

– – – – 81.93
(의)

– – – 78.71
(의)

– –
뉴질랜드 – – 76.95

(의)
– – 79.75

(의)
– – 82.24

(의)
– – –

노르웨이 – 78.23
(의)

– – – 78.22
(의)

– – – 77.16
(의)

– –

폴란드 – – –
50.92
(의)

55.34
(대)

– – – 61.74
(의)

68.18
(대)

– – –

포르투갈 – – – 55.84
(의)

48.70
(대)

– – 48.57
(의)

– 39.24
(대)

57.96
(의)

–

슬로바키아
59.11
(의)

– 50.48
(대)

– 59.82
(의)

– – 48.74 
(대)

65.81
(의)

– – –
슬로베니아

42.41
(대)

– 51.73
(의)

– – – 52.64
(의)

– – – 70.97
(의)

튀르키예 – – 74.13
(대)

85.18
(의)

– –
86.22
(의)

86.24
(대)

– – – – 의무
투표

※ 의회의원선거(의), 대통령선거(대)
출처: IDEA. Voter Turnout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 (검색일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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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1 영 국

 영국의 신문과 잡지는 방송에 비해 재량권이 많아 정치적 지지나 선호하는 정당에 대해 정치

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반면, 방송은 정당성과 불편부당성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음. 

 모든 규제는 선거기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규제의 대상이 됨.

– 선거방송은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커뮤니케이션법｣, 그리고 각 방송사의 제작지

침 등을 기준으로 규제됨.37)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 (제11조) 정당정치 방송과 관련해 방송사는 선거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

– (제127조) 정식으로 등록한 개인이나 정당에 한해 선거방송을 할 수 있음.

– (제144조) 선거기간의 방송은 지침(code of practice)을 제정 준수해야 함.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Act, 2003)｣은 방송서비스의 일반적인 공정성 및 불편부

당성을 규정하며, 정당정치방송(party political broadcasts)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제319조제2항) 통신위원회(Ofcom)는 심의기준(standards code)에 따라 뉴스의 불편부

당성 및 정확성의 원칙과 정치광고 금지규칙이 준수되는지 감독해야 함.

– (제320조) 공정성 및 불편부당(special impartiality requirements) 조항을 통해 정치적인 

논쟁사안과 관련해 특정한 견해나 의견을 제외시키지 말고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

– (제321조제2항)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의 광고 및 선거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 목적

이 있는 광고는 금지됨.

– (제333조) 정당의 정치방송과 관련해 통신위원회의 관련규정에 방송을 할 수 있는 정당, 

방송의 길이와 빈도, 지정된 단체 등을 포함해야 함.

공영방송사 BBC의 경우 자체 규제기관(BBC 이사위원회)을 두고, ｢편집지침(editorial 

guidelines)｣38)을 제정해 준수하고 있음. 

– 제4장 불편부당(impartiality) 조항

∙ 정치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뉴스로 다룰 때에는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함.

37) 김여라. 2012. 선거방송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161호. p.20.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2078 (검색일 2022.5.30.)

38) BBC. Editorial Guidelines. ‘Section 4: Impartiality, Section 10: Politics, Public Policy and Polls.’
    https://www.bbc.co.uk/editorialguidelines/guidelines/ (검색일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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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및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는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하며,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때는 조사방식 등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야 함.

∙ 선거기간 중에는 특히 이러한 원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관련 민원을 더욱 신중하

게 다뤄야 함.

– ｢편집지침｣ 외에 선거와 관련하여 매 선거마다 별도의 ｢선거지침(Election Guidelines)｣
을 제정해 적용하고 있음.

∙ 뉴스뿐만 아니라 어떤 장르의 프로그램이라도 선거기간 중 정치인이 참여할 경우에는 

미리 정치자문관(chief advisor politics)에게 알려야 함. 

∙ 선거방송과 관련한 불만 등 민원이 제기될 때에는, 민원당사자(정치인, 시민운동가, 개인 

등 누구든지)간에 일관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되, 프로그램 편집자로부터 담당자까지 

적절한 수준에서 명확하게 처리해야 함. 

∙ 정당을 보도를 할 때에는 각 정당의 의석수와 활동에 맞게 균형을 맞추어 조정하되 공

정하게 해야 함.

∙ 특정 선거구를 보도할 때에는 그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후보자가 없도록 해야 함.

2 미 국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되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정책은 위헌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민감한 이슈에 해당 함.  

 미국의 선거는 ‘미디어 선거’라로 불릴 만큼 언론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특히 

선거방송의 경우 ｢연방통신법(Communication Act, 1934)｣ 제315조에서 ‘공직선거에 출

마한 적격한 후보자가 방송을 이용할 때에는 다른 후보자들도 동등하게 이용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규정해 동시간 원칙(equlal time rule), 형평의 원칙 등을 통하여 보도의 

공정을 기하고 있음.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1949년 공정보도원칙

(FCC fair doctrine)을 제시하고 방송국이 자발적으로 따를 것을 규정함.

– 공정보도원칙은 ① 공공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상반된 이슈를 보여주고, ② 정직

하고, 공평하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보도할 것을 포함하고 있음.

– 동시간 원칙이 공직선거 후보자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는 규정이라면, 선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이슈에 대한 공정한 보도를 규정한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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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1987년 FCC는 공정보도원칙의 내용이 ｢수정헌법｣ 제1조의 내용에 반할 수 있

다는 취지에서 이를 폐지하고 내용만 남겨뒀다가 2011년에 관련규정을 완전히 폐지

함.39) 

3 프랑스

 1881년 제정된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언론법)」에 따라 프랑스의 언론매체들은 선거보도에 관해 법적 제약을 받지 않음.

 그러나 선거법은 방송매체에서 의견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방송위원회 규정에 따라 후보자간

의 동등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선거법」 제5장(선전) 제52-1조에서 ‘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달의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

지 선전의 목적으로 영상커뮤니케이션매체나 인쇄매체를 통한 모든 종류의 상업적인 광

고의 이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후보자 및 지지자의 찬조연설, 보도 및 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정치인이 

출연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음.

※ 방송에서는 각 후보자들을 동동하게 다루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는 시청각 최고위원회(CSA)를 두고 

있음.

4 독 일

 독일 「기본법」 제5조는 의사표명의 자유, 알권리,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언론사가 자율적으

로 보도 방침을 결정하도록 함.

 선거운동과 관련한 법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언론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별도

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각 정당의 당규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대부분의 인쇄매체들은 선거보도에서 특정한 정치성향을 띤 보도나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할 수 있는 등 자율적인 선거보도 권한이 있음.

 선거보도에 대한 사항은 방송사들의 협의체인 독일언론평의회(Deutscher Presserat)의 언론

39) Politico. Brooks Boliek. 2011.8.22. ‘FCC Finally Kills Off Fairness Doctrine.’ 
https://www.politico.com/story/2011/08/fcc-finally-kills-off-fairness-doctrine-061851 (검색일 2022.5.30.)
washingtonpost. Victor Pickard. 2021.2.4. ‘The Fairness Doctrine won’t solve our problems — but 
it can foster needed debate.’
https://www.washingtonpost.com/outlook/2021/02/04/fairness-doctrine-wont-solve-our-problems-
it-can-foster-needed-debate/ (검색일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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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Publizistische Grundsätze, Presskodex)40)에서 자율적인 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침 위반 시 자체적인 징계를 받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언론의 편파적인 선거개입을 

자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제1호. 진실성과 인간존엄성의 준수
진실성과 인간존엄의 보호 및 대중들에 대한 진실한 보도는 언론의 최상위의 임무이다.
언론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원칙에 기초해 미디어의 명성과 신뢰를 지켜야 한다.

제1호의 지침 2. 선거운동 보도
선거운동 보도에서 언론이 관련되지 않은 견해들에 대해 보도하는 것 또한 대중들에 대한 진실한 
보도에 속한다.

<독일 언론강령>

5 일 본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언론의 선거보도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움.

 신문·잡지의 보도 및 평론 등의 자유(공직선거법 제148조)

– 신문·잡지에서 선거에 관한 보도 및 평론 게재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기재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여 선거의 공정을 침해해서는 안 됨.

※ 위반 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공직선거법 제235조의2제1호).

 선거방송프로그램 편집의 자유(공직선거법 제151조의3)

– 일본방송협회 또는 기간방송사업자가 선거에 관한 보도 또는 평론을 하는 경우 허위사실

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방송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여 선거의 공정을 침해해

서는 안 됨.

※ 위반 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공직선거법 제235조의4제1호).

 일본공영방송국(NHK) 2015 방송지침41) 제12장 정치경제 여론조사에서 선거방송 관련 자

율규정을 두고 있음.

– 선거 관련 뉴스와 프로그램의 방송, 선거 결과의 속보 등은 정확한 취재와 공정한 판단에 

40) Presserats. 2021. ‘Ethische Standards für den Journalismus(Ethical standards for journalism).’ 
https://www.presserat.de/pressekodex.html/ (검색일 2022.5.30.)

41) NHK. 2020. ‘ＮＨＫ放送ガイドラインインターネットガイドライン統合版(NHK BROADCASTING GUIDELINES).’ 
https://www.nhk.or.jp/info/pr/bc-guideline/ (검색일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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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함.

– 선거판세와 현지보고 등의 경우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 분석하고 표현에 주의함.

– 개표 속보는 개표 상황과 출구조사 등의 데이터를 냉정하게 분석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함과 동시에 시청자와 선거권자의 관심에 부응하도록 보도함.

– 후보자 이름의 순서와 영상 처리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게 대응함.

– 선거 시 입후보 예정자와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은 선거기간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선거와 

무관한 프로그램에 출연시키지 않음. 선거운동을 하는 학자, 문화인이나 연예인 등의 방송 

출연은 정치적 공정성에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함. 

– 투표 마감 전 선거법 위반 뉴스는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을 취급하는 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일본 TV도쿄 방송 보도윤리지침42)의 선거방송 관련 자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거보도는 선거결과가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정

하고 형평성에 특히 유의함. 

– 후보자나 정당 등을 소개할 때는 최대한 공정하게 대우함. 

– 보도의 목적은 선거권자에게 정확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됨.

6 스페인

 정치적·사회적 다원성에 대하여 존중해야 함(선거법 제66조).

– 선거기간 동안 공영방송매체는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정보의 평등성, 균형성 및 중립성

을 지켜야 함. 

※ 위반 시 관할 선거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선거기간 동안 민영방송시설도 다원성과 평등의 원칙을 존중해야 하고, 후보자 토론회 및 

인터뷰 방송에 있어 정보의 비례성 및 중립성을 준수해야 하며, 중앙선거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기타 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42) TV TOKYO. ‘報道倫理(press ethics).’
https://www.tv-tokyo.co.jp/main/yoriyoi/rinri.html (검색일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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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웨덴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며, 선거기간 취재에 대한 특별지침 또는 

스웨덴 방송위원회(myndigheten för press, radio och tv)의 공정보도의무를 따름.43)

 스웨덴 방송위원회의 자율지침에 따른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특정인이 언론에서 지목되어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 경우 지목된 당사자에게 그 비

난이나 비판에 대해 대응할 기회를 주어야 함. 원칙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방

어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참여를 거부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비난에 대해 방어

할 기회를 주어야 함. 

– (둘째) 논란이 있는 주제나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보도를 하는 등의 편향적 보도를 할 수 

없음. 단, 특정 주제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의견을 주고받는 프로그램에서는 허용 가능함. 

– (셋째) 방송사 대표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특정인(그룹)의 

편에서 견해를 제시할 수 없음. 방송사의 대표로 인식될 수 있는 기자, 발표자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어느 한 편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됨. 단, 여론조사결과나 인과관계 등을 밝히는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평가

적인 검토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 가능함. 

8 스위스

 스위스 「헌법」 제16조 의사표명 및 정보의 자유, 제17조 미디어의 자유, 제21조 학문의 자

유를 규정하고 있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큰 가치를 부여해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

하고 있음.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관한 연방법｣을 통해 공정보도 의무 등을 규제

하고 있음.

– (제4조)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공정보도 의무 규정

– (제5a조) 스위스 공영방송(SSR)은 보도 및 취재활동 중 선거 및 투표에 있어 다양성을 반

영해야 함.

– (제10조제1항) 선거운동기간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정치광고를 송출할 수 없도록 함.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제외한 언론은 정치보도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음.44)

43) The swedish press and broadcasting authority. ‘Regulations.’ 
    https://www.mprt.se/en/regulations/ (검색일 2022.5.30.)

44) Schweizer Presserat. ‘Conseil de la presse Code déontologique(The Press Council Code of Conduct).’
https://presserat.ch/fr/code-de-deontologie-des-journalistes/richtlinien/ (검색일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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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스위스언론평의회(Presserat, Conseil suisse de la presse)의 언론윤리강령 지

침(Directive relative à la ‘Déclaration des devoirs et des droits du/ de la 

journaliste’) 제3.2조에 따라 정치보도의 경우 정치적 내용임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는 의무를 규정하여 일반 시민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함.

– 언론평의회는 처벌 권한은 없지만 언론평의회의 결정이 여론에 큰 영향력을 행사

– 언론평의회는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결정내용을 정당에도 통보하며 언론평의회 

홈페이지(www.pressrat.ch)와 언론을 통해 공표

9 캐나다

 캐나다는 「헌법」 제2조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되

는 국가로 선거법상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에 관한 규정은 없음.

 언론인들은 개인의 지위에서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사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논설을 게재할 수 있음.

※ 2011년 캐나다 총선 시 많은 발행부수를 차지하는 신문들 중 하나인 토론토 스타(Toronto Star)는 

잭 레이톤(Jack Layton)이 이끄는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을,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내셔널 포스트(National Post)·토론토 선(Toronto Sun)은 스테판 하퍼(Stephen 

Harper)가 이끄는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음.45)

 방송통신시설은 ｢방송법(Canada Broadcasting Act)｣을 통해 규제되며, 캐나다 방송의 공정

성에 관한 원칙을 제공함.

– (제3조제1항) 방송시스템은 다양하고 폭넓게 정보, 배움, 오락을 모든 연령, 관심사,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균형 있게 제공해야 함.

– (제3조제1항제I호) 모든 방송시스템은 대중에게 공공이익에 관련된 문제의 관한 다양한 관

점 표현해야 함.

– (제5조제1항)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 communications 

Commission: CRTC)는 캐나다 방송시스템을 규제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음.

– (제10조제1항제e호) 방송사는 후보자 및 정당 간 공평하게 보도해야 함.

 ｢라디오규정(Radio Regulations, 1986)｣와 ｢텔레비전방송규정(Television Broad- casting 

Regulations, 1987)｣에 따라 선거 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가받은 모든 방송사는 당파적인 

특성이 있는 방송이나 광고, 또는 선거나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승인을 받은 정당과 

상대 후보자들에게 공평한 방식으로 시간을 제공해야 함.

45) 박성철, 박호경, 장품, 구나영. 2013.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위헌성-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2권 제2호. p.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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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TV 및 라디오 방송사 및 TV 서비스 제공자들 위한 선거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TV and Radio Broadcasters and TV Service Providers during an 

Election)’을 통해 언론기관이 따라야 할 지침을 규정함.46)

–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 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함. 

10 호 주

 선거법에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방송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에 따라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된 방송을 하

는 경우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방송법 Schedule 2. 

Part 2-3(2)].

– 선거 관련 정치적 사안을 방송할 때 방송사는 반드시 관련된 등록정당과 해당 후보자, 

발화자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려야 함.

– 방송사는 선거일 전 수요일 오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운동 제한기간(blackout period)을 준수해야 함. 

 호주공영방송국(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BC)은 선거의 공정보도를 위해 

｢호주공영방송법(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ct, 1983)｣ 제79A조에 따라 선거

보도검토위원회(Election Coverage Review Committee: ECRC)를 두고 있음.47)

– 위원회에서는 보도내용과 시청자의 불만사항을 매주 모니터하고, 라디오/텔레비전 무료

방송 시간을 규정에 따라 정당에 배분함.  

– ABC는 아이센티아(iSentia)에 의뢰해 선거운동기간 시작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플랫폼에

서 있었던 선거와 관련된 보도의 매체점유율(share-of-voice) 데이터를 후보자와 정당별

로 집계해 공정한 보도에 대해 모니터함. 

– 하지만 방송시간만으로 무엇에 대해 토론하였는지 발화자의 어조와 논의 배경이 무엇이었

는지 알 수 없으며, 짧고 강렬한 논의가 있는 반면 장황하기만 코멘트도 있고, 집권당과 

후보자들이 더 많은 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음.

46)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Guidelines for TV and Radio 
Broadcasters and TV service providers during an election).’
https://crtc.gc.ca/eng/industr/tvradio/guidelec.htm (검색일 2022.5.30.)

47) ABC. ‘Election Coverage Review Committee(ECRC).’
https://about.abc.net.au/how-the-abc-is-run/what-guides-us/election-coverage-review-committee
-ecrc/ (검색일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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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거보도심의

1 영 국

 선거법상 선거보도 심의와 관련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통신위원회(Office of communication: Ofcom) 설치

– 2003년 12월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 Act, 2003)｣에 의해 설립

– 기존의 독립텔레비전위원회(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ITC)와 라디오국

(Radio Authority)을 합친 보다 통합적인 규제기관으로 방송과 미디어에 대한 심의를 통

해 언론보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룸.48)

– 또한 선거를 전후하여 특정 후보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후보자 개인 신상을 편파적으로 

제작·방송할 경우 피해 후보자가 해당 방송사를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정치방송 배정은 방송사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나, 정당과 방송 길이, 횟수, 

배정이나 시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신위원회의 선거위원회49)가 조정업무를 담당함. 이

때 최소한의 규제가 적용되며 조정 시 방송사의 자율권을 존중함.

 통신위원회의 ｢방송규약(Broadcasting Code)｣은 방송프로그램, 협찬(sponsor ship), 공정

성, 프라이버시 등에 관해 방송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함.

– 뉴스프로그램에서 정치인을 사회자, 인터뷰어, 리포터로 세울 수 없고, 사실과 견해를 구

분하여 전달해야 함.

– 논쟁이 되고 있는 정치적 이슈와 관련하여 특정 견해를 과도하게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 선거와 국민투표 방송에 관해 규정하며, 기본적으로 주요 정당에 대한 방송은 균형을 이

루어야 하고, 그 외의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도 중요한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적절한 기회

를 제공해야 함.

48) ofcom. ‘What is Ofcom?’ 
https://www.ofcom.org.uk/about-ofcom/what-is-ofcom (검색일 2022.5.31.)

49) 통신위원회 이사회는 「커뮤니케이션법」 제333조에 따른 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당선거방송 및 국민투표 캠페인 방송 
배정과 길이, 빈도, 편성에 관하여 통신위원회가 허가한 방송사와 정당 간의 해결되지 않은 분쟁 결정을 선거위원회에 
위임하며, 통신위원회가 위원장을 임명, 위원은 최대 5명임.
ofcom. ‘Election Committee.’
https://www.ofcom.org.uk/about-ofcom/how-ofcom-is-run/committees/election-committee (검색일 
20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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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물·신문·잡지 등의 정기간행물과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인쇄매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으나 보도나 광고에 대해 불만이 생길 경우 언론보도 관련 불만사항은 기존의 언론고충위

원회(Press Complaints Commission)를 대체해 설립된 독립언론기준협회(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sation: IPSO)에 제소해 조정할 수 있음.50)

– 독립언론기준협회는 편집규약(Editors’ Code of Practice)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정정보도 청구, 벌금 부과(최대 100만 파운드) 등을 포함한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음.

2 미 국

 선거법상 선거보도 심의와 관련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강력히 보호하고 있는 국가로, 언론에 

대한 심의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사전심의제도 보다는 사후심의나 법률 및 행정기

관에 의한 심의보다 방송기관의 자율 심의를 활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 방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NAB)의 자율적인 심

의규정(Code of Conduct)이 1929년부터 존속하였음.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광고와 

관련된 규제거나 폭력, 마약, 음란물 등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한 내용을 규제할 뿐 

선거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은 없음. 

 NAB의 방송심의규정은 1980년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폐

지되었고, 1990년 느슨한 방송규제에 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음.51) 

– 1990년 발표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원칙에 대한 성명(Statement of Principles of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은 기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권고

(Advisory) 내용을 담고 있고, 각 방송사별로 자율적인 규제 원칙을 확인하고 있음.

– 따라서 선거보도와 관련된 언론심의 제도는 각 방송사별로 수립해 자체적으로 언론보도의 

내용을 결정 및 심의하고 있음. 

– 자체 방송사별 규정은 법의 범위 내에서 각각 다르며, 공익 보호 및 선거에서 바람직한 

경쟁과 효과적인 미디어 역할을 보장하는 등 운용의 표준을 정하고 있음.

※ 다만, 공영 방송사에 대한 규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예외로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공중파에서 외설적인 장면을 방영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함.52)

50) ipso. ‘What we do.’
https://www.ipso.co.uk/what-we-do/ (검색일 2022.5.31.)

51) Benton institute for Broadband & Society. ‘Appendix C: Statement of Principles of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https://www.benton.org/initiatives/obligations/charting_the_digital_broadcasting_future/appc (검색
일 20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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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선거법상 선거보도 심의와 관련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각 신문사가 정한 자율적인 규정에 따라 선거보도를 함.

 프랑스 「언론법」은 선거기간 중 신문보도에 대해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권을 비선거기간 보다 

신속히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의 발행인은 반론청구를 접수한 후 3일 이내, 주간지 이상의 정기간

행물은 접수 다음날로부터 가장 최신호에 게재해야 하는데 선거기간 중 후보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는 24시간 이내에 반론문을 게재해야 함(언론법 제13).53)

 프랑스 시청각 최고위원회(CSA)는 선거보도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매 선거마다 권고안을 채

택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각 방송사는 선거기간에 출연한 후보자간 발언 및 보도의 

공평성에 관해 보고해야 함.

4 독 일

 선거법상 선거보도 심의와 관련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언론자율기관인 독일언론평의회(Deutscher Presserat)가 오보나 왜곡보도, 편파보도의 정정

과 언론중재를 담당54)

– 1973년 언론윤리강령(Pressekodex)을 제정해 불만처리위원회를 만들고 언론피해 구제

를 위한 기능을 체계화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자율규제기구로서 법적구속력이 없이 실효

성에 대한 비판이 있음.

52) 2005년 「방송품위집행법(Broadcast Decency Enforcement Act of 2005)」이 통과되어 FCC가 음란한 방송에 
대해 32,500달러에서 325,000달러까지 최대 수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외설스러운 행위로 여겨지는 
표현과 아이디어로부터 젊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Wikipedia. ‘Mass media regulation.’
https://en.wikipedia.org/wiki/Media_regulation (검색일 2022.5.31.) 

53) 진민정. 2018. ‘프랑스 언론법과 최근 입법 동향,’ 언론중재위원회 해외언론법제 연구보고서. 제2호-02. p.149.
https://www.pac.or.kr/kor/pages/?p=66&magazine=M02&cate=EM03&nPage=1&idx=962&m=view&f
=&s= (검색일 2022.5.31.)

54) 이유진. 2018. ‘독일의 언론피해 구제 제도와 최근 동향.’ 언론중재위원회 해외언론법제 연구보고서. 제1호-03. p.67. 
https://www.pac.or.kr/kor/pages/?p=66&magazine=M02&cate=EM03&nPage=1&idx=962&m=view&f
=&s= (검색일 20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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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본

 선거법상 선거보도 심의와 관련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각 언론사의 내부규범이나 지침(강령) 등으로 보도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특히 방송사는 「방송법」에 따라 불편부당성과 정치적 공평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4조) 방송사업자는 국내방송의 프로그램의 편집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공안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을 것

② 정치적으로 공평할 것

③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 것

④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능한 다양한 각도에서 논점을 밝힐 것

 언론 스스로 특정 정당의 지지 등 불공정 시비를 초래할 수 있는 보도태도를 지양하고, 언론사 

내부의 자율규제가 제 기능을 하고 있어 선거보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많지 않음.

6 스페인

 선거법상 선거보도 심의와 관련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시청각커뮤니케이션법(Ley 7/2010, de 31 de marzo, General de la Comunicación 

Audiovisual, General Law of Audiovisual Communication, 2010)」을 통해 라디오와 텔

레비전을 규제하고 있으며,55) 

– 의회의 통제를 받는 독립적인 정부기구 시장경쟁위원회(The Comisión Nacional de los 

Mercados y la Competencia, National Commission on Markets and Competition: 

CNMC)를 통해 시청각 시장 및 정보통신 관련 전 분야를 규제하며 법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7 스웨덴

 스웨덴은 1766년 헌법으로 ｢언론자유법(Freedom of the Press Act)｣을 채택했으며, 1992

년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Fundamental Law on the Freedom of Expression)｣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55) MEDIA LANDSCAPES. ‘Spaon-Media Legislation, Regulatory authorities.’
https://medialandscapes.org/country/spain/policies/media-legislation (검색일 20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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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방송위원회(myndigheten för press, radio och tv)를 통해 모든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이 공식적으로 관리·감독됨.56)

– 스웨덴 방송위원회는 1994년에 제정된 ｢라디오와 텔레비전 법(Radio and Television 

Act)｣이 언론기관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며, 만약 언론기관에서 관련 사항을 위반하

였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인쇄물·신문·잡지 등의 정기간행물과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인쇄매체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언론보도 관련 불만사항은 방송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방송위원회는 해당 사항이 「라디오 및 텔레비전 법」을 준수했는지 판단하고, 공정성·정확성·

개인정보보호 요건·차별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8 스위스

 선거법상 선거보도 심의와 관련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관한 연방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공영방송(SSR)이 방송의 중립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SSR 중재기구(Organe de médiation SSR)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SSR 중재기구에 의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관한 연방법｣ 
제94조, 제95조제1항에 따라 라디오 텔레비전 분야 사안에 대한 독립적인 심사당국

(Autorité indépendante d’examen des plaintes en matière de radio-télévision: AIEP)

에 3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SSR 외 언론은  스위스언론평의회(Presserat, Conseil suisse de la presse)의 언론윤리강령 

지침(Directive relative à la ‘Déclaration des devoirs et des droits du/ de la 

journaliste’)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보도 가능하며, SSR 외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스

위스언론평의회에 가능57)

– 언론평의회가 오보나 왜곡보도, 편파보도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받아 검토해 내용을 공

개58)

–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지만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와 관련된 독자기고나 온라인 

56) myndigheten för press, radio och tv. ‘Om verksamheten - det här gör vi(About the business - this 
is what we do).’
https://www.mprt.se/sanda-och-publicera-media/ (검색일 2022.5.31.)

57) office fédéral de la statistique. ‘Conseil suisse de la presse(Swiss Press Council).’
https://www.bfs.admin.ch/bfs/fr/home/statistiques/culture-medias-societe-information-sport/medi
as/juridiques/conseil-suisse-presse.html (검색일 2022.5.31.)

58) Schweizer Presserat. ‘Conseil de la presse Code déontologique(The Press Council Code of Conduct).’
https://presserat.ch/fr/code-de-deontologie-des-journalistes/richtlinien/ (검색일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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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개진을 언론에 싣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 인종적인 내용이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한 언론은 처벌받을 수 있음.

– 편집부에서 독자투고 내용을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SNS 통한 선거운동도 일반적인 법이 적용되면서 광범위하게 허용됨.

–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음.

9 캐나다

 선거법상 선거보도 심의와 관련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방송법｣에 근거해 설립된 라디오-텔레비전 및 방송통신위원회(CRTC)를 통해 캐나다 전역

에 적용되는 라디오나 방송통신시설을 규제하고 있음(방송법 제2조제1항).

– 캐나다 방송시스템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통해 선거보도의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

며, 선거보도의 관한 민원·기록 및 판결을 사이트를 통해 제공함(방송법 제5조제1항).59)

10 호 주

 선거법상 선거보도 심의와 관련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방송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에 따라 호주방송통신미디어심의회(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60)가 선거와 정치에 관한 방송을 심의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정치, 시사 뉴스, 연설, 코멘트, 토론 방송을 하려면 반드시 방송심의회에서 인증한 형태

로 제작해야 하고 해당 기록물은 6주 동안,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온 경우 60일 

동안 보관해야 함. 또한 선거광고의 마지막에 해당 보도는 심의 받은 내용임을 표시해야 

함.

 호주방송통신미디어심의회는 방송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으며 방송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심의함(방송법 제5조, part 11).

– 타인의 의뢰에 따라 정치 사안을 방송하는 경우 의뢰자의 이름·주소 등을 공표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호주방송통신미디어심의회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야 

함[방송법 Schedule 2-Part 2-4(2),(3)].

59)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Decisions, Notices and Orders.’
https://crtc.gc.ca/eng/dno.htm (검색일 2022.5.31.)

60) AEC. ‘Electoral communications and authorisation requirements.’
https://www.aec.gov.au/Elections/electoral-advertising/index.htm (검색일 20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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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선거방송토론

1 영 국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 규정은 따로 없으며, 선거방송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토론의 구체

적 규정은 주요 3당 대표 및 토론회 중계방송사간의 합의로 결정됨.

–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144조에 따라 각 방송사가 선거방송토론의 구체적인 방송

분량,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단, 방송사가 지침 제정 시 선거위원

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 선거방송토론 관련 자율규제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무해성을 규정하고 있는 ｢커

뮤니케이션법｣과 방송분량 및 방송범위에 대한 일반원칙(예를 들어, 정당별 방송 분량 결정 

시 의석배분 고려 등에 따른 비례성 원칙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당정치 및 국민투표방

송에 관한 규정(Rules on Party Political and Referendum Broadcasts)｣에 따른 제한

을 받도록 함.

 영국에 선거방송토론이 도입된 것은 2010년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늦은 편임.61)

– 선거방송토론 참가자는 주요 3개 정당의 대표와 사회자(moderator) 1명 및 청중

(audience) 약 200명으로 구성됨.

– 2010년 선거방송토론은 노동당, 보수당, 자유민주당 등 3당의 대표 간 토론으로 3차에 

걸쳐 총리후보 토론 및 재무장관후보 토론으로 나뉘어 개최되었음.

※ 스코틀랜드 지역정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cotland National Party, SNP) 및 웨일즈 지역정당인 

웨일즈 민족당(Plaid Cymru) 대표가 참여하는 TV 토론은 해당지역의 BBC 방송사인 BBC 

Scotland와 BBC Wales를 통해 별도로 개최되었음.

– 청중은 단순히 참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로서 토론을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함. 청중들은 토론 질문을 작성하여 방송사 편집자가 구성하는 방송사 패널(broadcaster’s 

panel)에게 제출하고, 방송사 패널은 접수된 질문을 검토해 최종 선택함.

– 선거방송토론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 3당의 합의 하에 ｢
선거방송토론 세부규칙(Prime Ministerial Debate: Programme Format)｣62)을 발표함.

– 이 규칙은 청중선정, 청중의 역할, 프로그램의 구조, 진행자의 역할, 토론주제, 세트, 청중 

장면전환, 질문 선정, 패널 등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함.

61) Wikipedia. ‘2010 United Kingdom general election debates.’
https://en.wikipedia.org/wiki/2010_United_Kingdom_general_election_debates (검색일 2022.5.31.)

62) BBC. ‘Prime Ministerial Debate: Programme Format.’ 
https://www.bbc.co.uk/blogs/theeditors/pm_debates_programme_format.pdf (검색일 20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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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총선 생방송 TV토론 4차례 진행63)

– 기본적으로 방송사들 간의 합의로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등을 정하고 합의사항을 주요정

당에 전달해 정당 대표가 생방송으로 출연함. 

– 주요 정당뿐만 아니라 녹색당, 웨일즈당, 스코틀랜드국민당 등이 TV토론에 함께 참여해 

정당 간 이견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TV토론 자체가 총선 이전 최대 이슈로 부상하

기도 함.

 2019.12.12.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 Boris Johnson 총리와 노동당 대표 Jeremy 

Corbyn의 양자토론 외에도 자유당, 스코틀랜드국민당, 브렉시티당, 플리이드 컴리 등이 참

여하는 다자토론까지 10차례 개최됨.64) 

2 미 국

 선거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의무적인 선거방송토론제도는 없음. 

가. 도입배경65)

 미국의 선거방송토론은 1960년 리차드 닉스(Richard Nixon)과 존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으나 이후 중단됨. 

 1977년부터 1984년까지 민간단체인 여성선거권자연맹(League of Women Voters: LWV)

에서 주관함. 

 1988년 선거부터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원을 받은 대통령토론위원회(Com mission on 

Presidential Debates: CPD)가 비영리기관으로 설립되어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토론회를 주

관하고 있음.

※ 비영리, 초당적 법인으로 1988년, 1992년, 1996년,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대통령(부통령 포함)의 모든 토론회를 후원함.

※ 반면에 시민토론위원회(Citizen Debate Commission: CDC)는 자체적으로 후보자 참여 기준을 만들

고 양당체제 대통령 후보자만 초청하는 CPD 체제와 배제된 주제의 토론회를 비판하는 취지로 2004년 

63) Wikipedia. ‘2015. United Kingdom general election debates.’
https://en.wikipedia.org/wiki/2015_United_Kingdom_general_election_debates (검색일 2022.5.31.)

64) CNN. 2019.11.19.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the first UK election debate.’
https://edition.cnn.com/2019/11/19/uk/uk-election-tv-debate-guide-ge19-gbr-intl/index.html (검색
일 2022.5.31.)

65) Wikipedia. ‘United states presidential debates.’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presidential_debates (검색일 20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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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정당 후보자 대상으로 토론회 개최하기도 함.66)

 선거방송토론은 선거운동의 방법 중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며, 주지사 선거, 상원·하원의원 

선거, county, town district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방식의 중요

한 수단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는 TV, Radio를 통해 생방송되어 7,100만 명(2020년 

대선기준으로 온라인 제외)이 시청하는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보통 대통령의 경우는 2․3회 

정도, 부통령은 1회 이루어짐.

나. 연방선거위원회 규정(연방규정 제11편 제110.13조)

 연방선거위원회(FEC)는 후보자 간 선거방송토론의 대강의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후보자들 간의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방송토론은 중립적인 비영리단체에 의해서 주관되어야 하며, 텔레비전, 신문, 매거진, 

그리고 기타 정기간행물 등에 공정하게 보도되어야 함.

– 토론회의 형식과 관련해 최소 2명 이상의 후보자를 포함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형식으로 구성되지 말아야 함. 

다. 토론회 준비(CPD 체제를 중심으로)67)

 대통령 선거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사이의 합의로 토론회의 구체적인 형식 및 내용을 

결정하고 있으며, 토론회의 시기, 장소,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합의한 후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작성함.

 사회자는 주요 방송사(CNN, NBC, CBS, PBS 등) 앵커 중에서 다양한 생방송 경험, 선거관련 

이슈 친숙도,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토론에 유도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하며, 

질문자는 생방송 중에 사회자 재량으로 선정하고 토론방식은 CPD 소위원회(working 

group)에서 결정함.

 토론을 주관하는 CPD가 후보자 참여요건을 정해 후보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나 실질적

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자만 요건을 충족함(양당 후보자만 참여하는 데에 대한 소송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68)

66) Reclaim Democracy!. ‘The Citizens’ Presidential Debate Commission’ 
http://reclaimdemocracy.org/political_reform_citizens_debate_commission_proposal/ (검색일 2022.5.31.) 

67) CPD. 2020.10.19. ‘CPD Applies Nonpartisan Candidate Selection Criteria for Final Presidential 
Debate.’
https://www.debates.org/2020/10/20/1220/ (검색일 2022.5.31.)

68) 토론회 참여 후보자 요건으로는 헌법상 결격사유가 없을 것,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여러 주에서 선거인단
을 확보했을 것, 주요여론조사 5개 기관의 지지율의 평균 15% 이상일 것, 미국 제3당 자유당의 대선후보 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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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론회 진행

 질문순서는 동전던지기로 결정되며, 사회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질문내용은 각종미디어, 선거관련기관 등 다양한 매체에서 논의된 이슈 중에서 사회자가 

CPD에 제안

– 토론주제 및 최종질문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당일 사회자 직권으로 선정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토론 장소에서 출입증을 배부함. 

 그 밖에 매 토론회 마다 흥행을 위한 주제가 있지만 사회자의 공정하고 융통성 있는 원활한 

진행이 중요한 요건임.

3 프랑스  

가. 선거방송토론 개요69)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선거법 규정은 없으며, 후보자들과 방송사들의 자율적으로 합의해 진행

함(후보자 토론회 개최와 초청후보자 선택은 방송사의 고유 편성권한임).

 시청률, 공정성, 그리고 형평성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워 대통령선거 결선후보자 TV 토론회 

이외의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는 잘 이루어지지 않음.

 선거방송토론의 유형

– 대통령선거 결선후보자 TV 토론

– 대통령선거 1차 투표 이전의 후보자 TV 토론

– 정규토론방송의 후보자 초청 토론

– 기타선거(하원의원선거의 선거구별, 유럽의회선거 등)의 후보자 TV 토론

나. 토론 방식

 1974년 대선후보 첫 TV 토론 후, 결선투표에 패배한 미테랑 후보는 1981년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진행방식에 대한 22개 조항을 제안함. 

※ 이후 공정성과 형평성이 강조된 22개 조항이 대선 후보자 TV 토론의 전통이 되었고, TV토론을 통한 

예측 결과의 반전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함.

Johnson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함. 토론은 공익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토론위원회는 국가기
관이 아니므로 자체 규칙과 규정에 공공성이 개입되어 있지 않아 소송 대상에서 제외됨.

69) RÉPUBLOQUE FRANÇAISE. ‘Présidentielles 1974-2022 : les débats télévisés entre les deux tours 
(Presidential elections 1974-2022: the televised debates between the two rounds).’
https://www.vie-publique.fr/discours-dans-lactualite/269522-presidentielles-1974-2022-les-debats
-televises-entre-les-deux-tours (검색일 20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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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후보자와 진행자만 참석함.

 토론 주제와 질문은 최고방송위원회의 중재 하에 사전 협의함.

 제1차 사전 협의 시 토론주제 합의, 제2차 사전 협의 시 사전 질문지 합의 및 통보

 진행자는 후보자가 발언시간을 준수하게 하고 사전 협의된 질문을 제시함.

 추첨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자가 제시하는 질문에 동등한 시간의 발언(각 50분 정도)

과 정리발언(각 5분)의 기회를 줌.

 후보자 간의 상호 질문을 금지함.

다. 실시사례

1차70) 2차71)

2017년 대통령선거
2017.3.20.(상위 5명의 후보자)
2017.4.4.(후보자 11명 모두)
2017.4.20.(취소)

2017.5.3.
(Emmanuel Macron, Marine Le Pen)

2022년 대통령선거
2022.3.10.
(Valérie Pécresse, Éric Zemmour)

2022.4.20.
(Emmanuel Macron, Marine Le Pen)

4 독 일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 규정은 따로 없으며, 2개의 공영방송사와 2개의 민영방송사가 공동으

로 TV 토론을 주관72)

– 4개 방송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총리후보 양자 TV 토론의 사회자는 총 4명으로 구성되며 

70) Wikipedia. ‘Débats télévisés du premier tour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française(Televised debates 
of the first round of the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https://fr.wikipedia.org/wiki/D%C3%A9bats_t%C3%A9l%C3%A9vis%C3%A9s_du_premier_tour_de_l%2
7%C3%A9lection_pr%C3%A9sidentielle_fran%C3%A7aise (검색일 2022.5.31.)

71) Wikipedia. Débat télévisé du second tour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française(Televised debate of 
the second round of the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https://fr.wikipedia.org/wiki/D%C3%A9bat_t%C3%A9l%C3%A9vis%C3%A9_du_second_tour_de_l%27
%C3%A9lection_pr%C3%A9sidentielle_fran%C3%A7aise#Bibliographie (검색일 2022.5.31.)

72) Regierungsforschung.de. Patrick Horst. 2021.10.20. ‘Die Bundestagswahl 2021 und die Demokratiereform 
– Kanzlerkandidatenauswahl, TV-Trielle, Wahlsystem, Wahlrecht, Koalitionsaussagen- und Bildung(The 
2021 Bundestag election and the democratic reform – selection of chancellor candidates, TV trielle, 
electoral system, electoral law, coalition statements and formation).’
https://regierungsforschung.de/die-bundestagswahl-2021-und-die-demokratiereform-kanzlerkandi
datenauswahl-tv-trielle-wahlsystem-wahlrecht-koalitionsaussagen-und-bildung/ (검색일 2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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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방송사가 1명씩 추천해 TV 토론을 함께 진행

– 1961년 연방의회선거를 앞두고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사민당 후보가 재임 총리에

게 양자 TV토론을 제안한 이후 연방의회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총리 후보가 재임 총리에

게 제안하는 전통이 생김.

∙ 1998년까지 총리후보 일대일 TV토론은 성사되지 않았으나 1972년부터 1987년까지 

연방의회에 진출한 모든 정당의 대표자 또는 총리후보들이 참가한 정례 합동 TV토론

이 개최됨. 

∙ 1990년부터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가 정례 합동TV토론을 거부함으로써 헬

무트 콜 총리 재임 기간에는 개최되지 않음. 

– 그 후 2002년 제15회 연방의회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총리후보 양자TV토론이 개최되

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이외에도 군소 정당대표 3자 TV토론과 합동 TV토론이 개최되

기도 함).

 2021.9.26. 총선을 앞두고 TV토론 4차례 진행73)

– 기민기사당연합 Armin Laschet, 녹색당 Annalena Baerbock, 사민당 Olaf 

Scholz 총리후보가 참석

– 2021.5.21./8.29./9.12./9.19.에 진행되었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 됨.

5 일 본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선거기간 중 실시되는 경력방

송(법 제151조)과 정견방송(법 제150조)외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 제한됨(공직선거법 제151

조의5).

– 다만, 선거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방송사의 재량

에 따라 TV 토론을 할 수 있음.

– 선거기간을 전후해 주요 정당의 당수가 참석하기도 함. 

 2022년 참의원의원 통상선거를 앞두고 6.16. 9개당 당수토론, 6.19. 당간부 토론회 실시74)

73) Wikipedia. ‘Fernsehduell(TV duel).’ 
https://de.wikipedia.org/wiki/Fernsehduell (검색일 2022.6.1.)

74) Yahoo Japan. ‘党首討論番組がつまらない！(Party leader debate program is boring!).’
https://news.yahoo.co.jp/byline/suzukiyuji/20220627-00302883 (검색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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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3> 일본 2022년 제26회 참의원의원 통상선거 전 토론회 방송

일자 방송사 방송명 

6월 16일 
테레비 아사히
(テレビ朝日)

보도스테이션
(報道ステーション) 당수토론

6월 16일 TBS news23

6월 19일 
후지 텔레비전
(フジテレビ)

일요보도 더 프라임
(日曜報道 ＴＨＥ ＰＲＩＭＥ)

당간부토론

6월 19일  NHK
일요토론
(日曜討論)

6 스페인

 선거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의무적인 선거방송토론제도는 없음. 

 선거방송토론에 집권당의 총리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따른 비판도 있음. 선거

방송토론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됨.75)

 2019.11.10. 총선을 앞두고 4차례 TV 토론 진행 

– 사회노동당, 국민당, 시민당, 포데모스연합, Vox당, 카탈루냐당, 카탈루냐 위해 함께 당, 

바스크민족주의당의 당대표 또는 대변인 등이 참석했으며, 2019.11.1./11.2./11.4./ 

11.7.에 개최됨.76)

7 스웨덴

 선거방송토론은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며, 방송사와 협의 하에 후보자들은 선거기간 동안 스웨

덴 라디오(Sveriges Radio)와 스웨덴 공영방송(SVT)에 출연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음.77)

75) El Español. 2019.4.18. ‘El presidente Sánchez olvida la regulación de los debates que el candidato 
Sánchez propuso en 2015(President Sánchez forgets the regulation of the debates that the candidate 
Sánchez proposed in 2015).’ 
https://www.elespanol.com/espana/20190418/presidente-sanchez-olvida-regulacion-debates-candi
dato-propuso/391711411_0.html (검색일 2022.6.1.)
InfoLibre. 2019.4.7. ‘Lo del debate tiene arreglo(The debate has an arrangement).’
https://www.infolibre.es/noticias/opinion/columnas/2019/04/17/lo_del_debate_tiene_arreglo_9410
8_1023.html (검색일 2022.6.1.)

76) Wikipedia. ‘November 2019 Spanish general election.’ 
https://en.wikipedia.org/wiki/November_2019_Spanish_general_election (검색일 2022.6.1.)

77) ODIHR NEEDS ASSESSMENT MISSION REPORT. ‘SWEDEN General Election 9 September 2018.’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383934?download=true (검색일 2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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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및 지방선거 모두 해당되며, 중앙방송국뿐 아니라 각 지역방송국에서도 모두 동일한 

프로그램을 방영함.

– 지방선거의 경우 지역방송국은 해당 지역 후보자 연설이나 토론회를 집중 방송할 수 있으

며, 타 지역선거 방송은 선택적으로 방송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중앙선거의 경우 공식적으로 두 번 토론회를 실시하는데, 첫 번째는 선거에 참여

하는 모든 정당의 당 대표들이 참석하며, 두 번째는 해당 선거에서 유력한 총리 후보자들만 

모여 토론할 수 있음.78) 

8 스위스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시작한 1848년 이후 2019년까지 약 

620회의 국민투표를 치른 스위스의 정치적 분위기상 선거 및 국민투표의 쟁점이 되는 주제

와 관련된 방송토론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음.  

 공영방송(SSR)의 지역별 채널(독일어권, 프랑스어권 등)에서 TV 토론을 조직하고 주관

– 2019.10.20. 총선을 앞두고 여러 주제(평등권, 유럽연합과의 관계, 보건 등)에 관한 각 정

당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토론회를 다수 진행함.79)

9 캐나다

 리더토론위원회(Leader’s Debates Commission)80) 설치

– 「행정명령(Order in Council P.C. 2018-1322: OIC)」을 제정해 연방의회선거에서 정당 

대표자들 사이에 토론을 진행하기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2018.10.29.)

※ 2020.11.5. 행정명령을 개정함(Order in Council P.C. 2020-871).

– 2019.10.21. 총선에서 처음으로 공식토론회를 개최하고, 2021.9.20. 총선에서도 실시함. 

– 연방의회 선거운동에서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토론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

으며 정당 및 언론기관과 협조해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78) euronews. ‘Swedish Election: Will Sweden turn to the right this weekend?’
https://www.youtube.com/watch?v=J9joGbk42Qg (검색일 2022.6.1.)

79) RTS. ‘Egalité, environnement ou santé, les débats de Forum avant les fédérales(Equality, environment 
or health, Forum debates before the federal elections).’
https://www.rts.ch/info/suisse/10689464-egalite-environnement-ou-sante-les-debats-de-forum-ava
nt-les-federales.html (검색일 2022.6.1.)

80) Leaders’ Debates Commission. ‘Mandate and roles.’
https://www.debates-debats.ca/en/about/mandate-and-roles/ (검색일 2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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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설치 이전에는 텔레비전 네트워크 컨소시엄을 통해 언론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정당 대표들의 

토론회를 실시했으나 참석 번복 및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음.81)

 리더토론위원회 운영82)

– 위원장은 총 7명의 자문위원의 조언을 받아 운영함.

※ 현 위원장은 캐나다 제28대 총독 David Johnston이 임명됨.

– 매 총선 시 공식토론회를 구성하며 공식토론은 영어 1회, 프랑스어 1회 총 2회 실시되어

야 함.

– 전국 여론조사나 직전 선거에서 선거권자 4%의 지지를 받거나 의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의 대표가 참석할 수 있음.

※ 2021년 총선에 퀘백당, 보수당, 녹색당, 자유당, 신민주당이 참여함.

 리더토론위원회의 공식토론회 외에도 여러 언론사에서 개별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음.

10 호 주

 선거법에서 선거방송토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거기간 동안 정당과 방송사 간 협의에 

의해 선거토론방송의 횟수, 형식, 매체, 토론 장소와 시간을 정함.

– 2022.5.11. 총선에서 4.20, 5.8. 5.11.에 3번의 정당대표 토론회가 개최되고, 5.13. 

외무장관이 참석한 토론회가 1번 더 개최됨.83)

 호주선거연구(Australian Election Studies)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선거토론방송을 시청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1993년 시청률이 71%였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21%로 집계되어 시청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선거토론방송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임.84)

– 정당 입장에서 선거토론방송은 다른 정치광고보다 돈이 적게 들고 소셜미디어에도 계속 

언급되면서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토론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 아직 투표 

결정하지 않은 선거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또한 선거권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를 정리하고 정당 간의 정책을 나란히 비교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언론사는 선거토론방송을 통해 기자들이 언론 아젠다를 정하고 

토론의 내용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음.

81) Wikipedia. ‘Leaders’ Debates Commission.’
https://en.wikipedia.org/wiki/Leaders%27_Debates_Commission (검색일 2022.6.1.)

82) Government of Canada. 「Orders in Council 2020-871」
https://orders-in-council.canada.ca/attachment.php?attach=39876&lang=en (검색일 2022.6.1.)

83) Wikipedia. ‘2022 Australian federal election.’
https://en.wikipedia.org/wiki/2022_Australian_federal_election (검색일 2022.6.1.)

84) La Trobe University. Andrea Carson. 2019. ‘Are TV debates dead?’
https://www.latrobe.edu.au/news/articles/2018/opinion/are-tv-debates-dead (검색일 2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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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선거여론조사

1 영 국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여론조사기관들이 모여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

음. 

 영국여론조사위원회(British Polling Council: BPC)85)

– 영국 여론조사 기관들이 1992년 총선결과 예측 실패를 계기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

적이고 공정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미국  National Council on Public 

Polls(NCPP) 모델을 기반으로 2004년 8개 주요 여론조사기관이 모여 조직함.

– 신뢰성과 적실성 증진을 위해 여론조사결과 공개원칙(Principle of Disclosure)을 제정해 

모든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평가하도록 유도함.

– 한편, 2015년 총선결과 예측 실패로 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조사방법에 대한 일대 조사를 

실시해 ‘2015년 이후 영국 여론조사 개선’ 보고서를 2017.5.26. 발표했고,86) 

2020.10.12. 저널리스트를 위한 여론조사 가이드를 발표함.87)

85) British Polling Council. ‘About The BPC.’ 
http://www.britishpollingcouncil.org/ (검색일 2022.6.2.)

86) BPC는 각 회원기관들에게 미리 우편투표 한 선거권자는 여론조사에서 제외할 것, 투표 참여 가능성을 묻는 설문문항을 
재검토할 것, 지지 후보에 대한 응답 거부자들을 처리하는 방식을 재검토할 것, 가중치 부여 하위샘플표집을 보다 
대표적인 샘플로 만들도록 조치할 것, 여론조사 샘플과 투표 의사에 부합하는 새로운 쿼터와 가중치 변수들을 조사·개
발할 것 등을 조사방법 개선을 요구함. 
British Polling Council. ‘How Have The Polls Changed Since 2015.’
http://www.britishpollingcouncil.org/how-have-the-polls-changed-since-2015/ (검색일 2022.6.2.)

87) British Polling Council. ‘A Guide for Journalists to the Reporting of Opinion Polls.’
http://www.britishpollingcouncil.org/a-quick-guide-for-journalists-to-the-use-and-reporting-of-o
pinion-polls/ (검색일 2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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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여론조사위원회 여론조사공표관련 주요 규정>88)

2.1. 회원기관이 영국 내에서 실시한 공공 여론조사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공표해야 함.
– 조사위임기관
– 인터뷰 날짜
– 인터뷰 방법
– 조사 표본에 의해 대표되는 집단
– 결론의 근거가 된 비율
– 표본규모 및 조사대상 지역

2.2.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음 정보 또한 공표해야 함.
– 공개된 데이터의 산출근거가 된 질문 전문
– 모든 전자자료에 나온 표들을 볼 수 있는 웹주소

2.3. 조사결과를 제공하는 여론조사기관들은 해당 조사결과를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상기 공개사항을 
보도내용에 포함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상기사항 및 기관의 웹페이지 상에 게재한 모든 
전자자료 상의 표들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조사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2근무일 이내에 발표해야 
함. 

2.4. 위 정보에 더하여 공공 여론조사를 진행한 기관은 조사결과 공개시로부터 2근무일내에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 다음사항을 게재해야 함. 
– 조사기관이 채택한 표본추출절차에 대한 설명
– 여론조사 항목을 정확하게 순서대로 보여주는 공개된 전자자료상의 표, 답변방법, 모든 조사대

상자 및 기타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 및 비가중치 
– 샘플에 표시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조사에 사용된 가중 절차 및 데이터를 가중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조사대상자 또는 기타) 가중치 및 비가중치
– 조사내용에 대한 질문을 위한 이메일 주소. 상기 필수 공개사항 이외에도 여론조사의 독자가 

조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타 자료를 요청할 경우,해당 요청이 합리적인 경우에 조사기
관이 요청에 응할 것이 추정됨.

– 영국여론조사위원회 웹사이트 링크

2.6. 비공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조사결과에 대해 비 을 유지할 권리가 있음. 그러나 사적
여론조사의 결과가 의뢰기관에 의해 공개된 경우 공개된 사항은 공공사항이 되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본 여론조사공표에 관한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됨. 조사기관 및 의뢰기관은 공개된 사항
을 다루는 여론조사 항목과 관련이 있거나 여론조사 항목의 순서가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결과 이외의 기타 조사결과에 대해 비 을 유지할 수 있음. 
조사기관은 공개된 결과를 관련된 적절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결과의 공개로부터 2 근무
일 내에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해야 함. 만약 공개된 결과를 의심하게 할 만한 다른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조사기관은 발견된 사항도 공개해야 함.

 공영방송사 BBC(The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보도와 

관련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있음.89)

– 선거 당일에는 어떤 종류의 여론조사 결과도 방송할 수 없고, 선거운동도 방영할 수 없음.

88) British Polling Council. ‘Objects And Rules.’
http://www.britishpollingcouncil.org/objects-and-rules/ (검색일 2022.6.2.)

89) BBC. ‘Guidance: Opinion polls, surveys, questionnaires, votes and Straw polls.’
https://www.bbc.com/editorialguidelines/guidance/surveys (검색일 2022.6.2.)

    BBC. ‘Section 10: Politics, Public Policy and Polls-Guidelines.’
https://www.bbc.com/editorialguidelines/guidelines/politics/guidelines (검색일 2022.6.2.)



98  ∙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의 정확성과 적절성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정

당이나 후보자 지지에 관한 내용은 헤드라인으로 노출시키지 않도록 함.

선거기간 여론조사

10.3.33 정치나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투표 마감 전에 공표되어서는 안 됨.

10.3.35 조사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의견, 정책 또는 운영방식 등의 분석이 진행 중인 명확하고 한정된 그룹
– 최소응답률과 같은 사전에 수량화된 한도 
–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배치된 질의항목을 포함한 방법론
– 결과를 보도 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언어 사용에 주의

<BBC 여론조사 보도 가이드라인 주요 규정>

2 미 국

가. 연방차원의 여론조사 관련

 미국에서의 선거여론 조사·공표는 상시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자세하게 실시되기는 하나 이를 

규제하는 기관·단체 등 관련 규정은 연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연방헌법의 언론의 자유 

보장 차원).

– 언제든지 선거조사기관, 개인, 후보자,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 mittee: 

PAC) 등 모든 주체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의 내용, 형식, 공표시기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나. 주차원 여론조사 세부규정

 웨스트버지니아 주 법률90)

– [§3-8-9(10). 여론조사 정의 및 목적에 대한 금지사항] 여론조사의 의미와 타인 기만, 후보자 

지지·낙선, 후보자 제안 기타 이슈에 대해 지지·반대 금지사항을 정하여 언론사의 공정성

과 투명성 확보해야 함.

 뉴헴프셔 주 법률91)

90) West Virginia Legislature. 「WEST VIRGINIA CODE」 CHAPTER 3. ELECTIONS. ARTICLE 8. 
REGULATION AND CONTROL OF ELECTIONS. §3-8-9. Lawful and unlawful election expenses: public 
opinion polls and limiting their purposes: limitation upon expenses: use of advertising agencies and 
reporting requirements: delegation of expenditures.
https://www.wvlegislature.gov/wvcode/chapterentire.cfm?chap=3&art=8&section=9 (검색일 2022.6.2.)

91) JUSTIA US Law. 「2016 New Hampshire Revised Statutes」 Title LXIII – ELECTIONS. Chapter 664 - 
POLITICAL EXPENDITURES AND CONTRIBUTIONS. Section 664:2 – Definitions.
https://law.justia.com/codes/new-hampshire/2016/title-lxiii/chapter-664/section-664-2 (검색일 2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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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A 664:2. XVII. 억압 여론조사, Push Polling vs. XVIII(Bona Fide, ‘정의’ 공정한 여론조사)] 

편향된 여론조사의 목적은 응답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기 위해 후보자의 지지, 홍보, 관

련 질문 등 특정 정보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정당한 여론조사를 가장한 실질적인 선거운동

으로 간주함.

– [RSA 664:16-a. 후보자를 위한 전화 홍보 시 신원확인 등 절차로서 의무 고지사항] 유료정치 

홍보 전화라는 사실과 전화하는 단체 및 그 전화번호 그리고 지지하는 후보자를 알리는 

것을 의무로 함[위반 시 처벌됨(RSA 664:21 V and VI)].

다. 여론조사기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 규정

 주요 여론조사 기관 현황92)

Elway Research, Emerson College Polling, Field Research Corporation(Field Poll) – see 
Mervin Field, Franklin Pierce University Polling, Gallup Poll,, Harris Interactive, Ipsos
Marist Institute for Public Opinion, Monmouth University Polling Institute, Morning 
Consult, NORC at the University of Chicago(formerly the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Nielsen ratings, Pew Research Center, 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
Public Policy Polling, Quinnipiac University Polling Institute, Rasmussen Reports, 
Research 2000(defunct), Siena Research Institute at Siena College, St. Norbert 
College Strategic Research Institute(Wisconsin Survey), Suffolk University Political 
Research Center(SUPRC), SurveyMonkey, SurveyUSA, Susquehanna Polling & 
Research, The Phillips Academy Poll(Andover Poll), Trafalgar Group,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Center for Public Opinion, University of New Hampshire 
Survey Center(Granite State Poll), YouGov, Zogby International

※ 주요 여론조사기관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고, CNN·NBC·CBS·PBS 등 주요 언론 등과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기도 함.

※ 반면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직접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기관과 함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정확도 신뢰성에 대해 문제 삼는 경우도 거의 없음.

 미국여론조사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 AAPOR)의 표준

윤리 강령 준수93) 

– 전문책임원칙(조사범위 내 수행, 자발적인 참여, 사실조사, 취약계층 권리보호, 규정에 의한 정보

수집 공개 등), 개인정보 준수, 전문직무수행원칙, 공시기준 준수 등

※ 미국여론조사협회는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관련 전문 연구 조직으로 학계, 미디어, 정부, 비영리단체, 

민간산업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협회 회원들은 건강한 민주주의 구현, 정책결정을 위한 

중요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힘쓰며 윤리강령 등을 준수함.

92) Wikipedia. ‘List of polling organizations.’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polling_organizations#United_States (검색일 2022.6.2.)

93) AAPOR. ‘AAPOR Code of Professional Ethics and Practices.’ 
https://www.aapor.org/Standards-Ethics/AAPOR-Code-of-Ethics.aspx (검색일 2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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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수집 전략(여론조사, 포커스 그룹, 내용 분석 등), 재정지원 및 실시기관, 조사 방법 

및 도구(질문지, 답변 측정 방법), 인구의 다양성, 샘플 구성 방법, 조사 날짜, 표본규모, 

가중치 등을 공개해야 함. 

라. 여론조사의 방법 

 최근 여론조사에 응답률이 줄고 여론조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여론조사자(조사기관 등)들은 자

원봉사자 패널, 인터넷 가중치, 소셜미디어 활용 등 새로운 실효성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그 중에서 전체인구를 대표하는 표본을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한 두 가지 유형 즉, 확률 샘플링

(probability-based samples)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 비확률 샘플링(nonprobability 

samples)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형태 등이 제안되고 있음.94)

– 특히, 최근에 정책 등 결정 시 충분한 시간과 검토 없이 결정하는 이유는 이러한 투자가 

자신에게 주는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결국 사운드바이트95)와 헤드라인에 의존

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특징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론화 조사(deliberation 

polling)96)를 적용하기도 함.

3 프랑스

 근거규정

– 1977년에 제정된 ｢여론조사 공개 및 배포에 관한 1977년 7월 12일 n° 77-808 법률

(이하 여론조사 공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함)｣에는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일반규정, 여론조사 

시 필수 표시사항, 여론조사위원회(la commission des sondages)97) 구성, 선거기간 특

별조항, 벌칙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

94) AAPOR. ‘Sampling Methods for Political Polling.’
https://www.aapor.org/Education-Resources/Election-Polling-Resources/Sampling-Methods-for-Po
litical-Polling.aspx (검색일 2022.6.2.) 

95) sound bite 또는 soundbite는 긴 길이의 오디오에서 추출한 짧은 클립의 음성이나 음악으로, 전체 길이의 분량을 
홍보하거나 예증하기 위해 사용됨. 저널리즘의 맥락에서 화자가 말하고자하는 내용을 담은 짧은 문장이나 문장으로 
정보를 요약하고 독자나 시청자를 유혹하는 데 사용되며, 이 용어는 1970년대 미국의 언론 매체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 이후 정치인들은 자신의 변명을 요약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사용해옴.

    Wikipedia. ‘Sound bite.’
    https://en.wikipedia.org/wiki/Sound_bite (검색일 2022.6.2.)

96) 여론조사와 대중이 심의기법을 결합한 정치적 협의로 대상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심의 공론화 조사의 한 형태임.
Stanford Center for Deliberative Democracy. ‘What is Deliberative Polling?’
https://cdd.stanford.edu/what-is-deliberative-polling/ (검색일 2022.6.2.) 

97) La commission des sondages. ‘Présentation.’
http://www.commission-des-sondages.fr/presentation/presentation.htm (검색일 2022.6.8.)



제1장 선거일반 ∙   101

   ※ 법무부 소관으로 설치되며 독립성이 보장됨.

 여론조사위원회 구성(여론조사 공표에 관한 법률 제6조, 여론조사위원회 관련 개정법 제24조)

– 9명의 위원(임기 6년, 단임)으로 구성

∙ 국사원(Conseil d’Etat) 평회에서 선출된 2명

∙ 파기원(la Cour de cassation) 평회에서 선출된 2명

∙ 회계감사원(la Cour des comptes) 총회에서 선출된 2명

∙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각각 임명한 여론조사 전문가 3명

  ※ 임명되기 전 3년까지 여론조사업체에 직위가 있었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음.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함.

참조 1-5 프랑스 ｢여론조사 공개 및 배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 여론조사의 내용에 관한 규정
∙ 여론조사를 공표할 때 공표책임자는 조사기관명, 조사연월일 등 일정사항을 표시해야 함(§2).
∙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를 공표하기 이전에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 추출방법과 표본 구성, 조사방법, 

전체 설문 내용, 각 설문 항목에 대한 비응답자의 비율, 조사결과 해석시의 유의 사항 등을 기재한 조사보
고서를 여론조사위원회에 제출(§3①)

∙ 여론조사위원회는 여론조사의 공표를 행한 기관에 대해 조사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발표하도록 명령 
가능(§3②)

∙ 누구든지 여론조사위원회에서 여론조사보고서 열람 가능(§3③)

(2) 여론조사위원회의 임무, 구성, 권한 등에 관한 규정
∙ 여론조사위원회의 임무

– 여론조사 공표의 객관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5①)
–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제3자의 여론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를 감시(§5④)
∙ 여론조사위원회의 권한

– 여론조사위원회에 사전신고와 법령 준수를 약속하지 않은 자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실시 제한(§7)
– 여론조사의 실시 및 판매가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권한을 가짐(§8).
– 이 법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언론기관 및 여론조사 결과의 유효 범위를 변경해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자는 여론조사위원회의 수정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공개(§9①)
– 여론조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전국적인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사들이 수정사항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함(§9②).
– 여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며, 언론사에는 전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사원에 제기 가능(§10)

(3) 선거기간에 적용되는 규정
∙ 투표 전날과 투표 당일(기존에는 일주일 전)에는 여론조사의 공표 또는 이에 관한 해설 금지. 다만, 투표 

전날 이전에 출간된 간행물이나 인쇄된 자료의 배포는 해당되지 않음(§11①).
∙ 선거일 이전 2개월 동안 여론조사의 공표나 해설이 이루어지는 경우 여론조사위원회 수정요구사항은 

시청자･청취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방송되어야 하고, 인쇄매체의 경우 다음 호  동일 지면에 
같은 활자로 게재되어야 함(§11②). 다만, 투표결과를 즉각적으로 알리기 위해 투표 마감과 투표 결과의 
공식 발표 사이에 이루어지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음(§11⑤).

∙ 여론조사기관은 조사결과가 발표된 후 2개월 동안은 조사의 질과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본 추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수집된 설문지 및 주변 자료 그리고 자료처리
에 관련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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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 일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음. 

 선거여론조사는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언론사나 잡지사 등이 주요 의뢰기관으로

서 비용을 부담하고,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선거여론조사

(Sonntagsfrage) 결과를 발표98)

 정당들도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선거비용보조금이나 정당부설연구소에 대한 보

조경비로 충당해 실시

 독일언론평의회(Deutscher Presserat)

   – 언론강령(Publizistische Grundsätze, Presskodex)을 준수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독

일 언론강령 제2항 지침 1).99)

– 조사자의 숫자, 조사시점, 여론조사의 의뢰자 및 질문내용, 여론조사의 결과가 대표성이 

있는지를 고지해야 함. 

– 여론조사 의뢰자가 없는 경우에는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임을 명기하도록 

함.

 방송국가협약(Staatsvertrag zur Modernisierung der Medienordnung in Deutschland, 

Medienstaatsvertrag: MStV)100)

– 방송 및 보도에 관한 가장 공적인 규정으로 16개 주가 모두 참여해 체결

– 기본협약을 비롯해 공영방송사에 관한 하위협약 및 기타 행정절차를 규정한 하위협약으로 

구성됨.

– 기본협약에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방송국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경우 대표성이 

있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함.

98) presserat. ‘Pressekodex-Ethische Standards für den Journalismus(Press Code- Ethical standards for 
Journalism)’
https://www.presserat.de/pressekodex.html (검색일 2022.6.8.)
Wikipedia. ‘Sonntagsfrage(Sunday Question).’
https://de.wikipedia.org/wiki/Sonntagsfrage (검색일 2022.6.8.)

99) wahlrecht. ‘Sonntagsfrage Bundestagswahl(Sunday question Bundestag election).’
https://www.wahlrecht.de/umfragen/ (검색일 2022.6.8.)

100) ZDF. ‘Staatsvertrag zur Modernisierung der Medienordnung in Deutschland(State Treaty on the 
Modernisation of the Media Order in Germany).’
https://www.zdf.de/zdfunternehmen/grundlagen-staatsvertrag-telemedien-100.html (검색일 2022.6.8.)
Wikipedia. ‘Medienstaatsvertrag(Interstate Media Treaty)’ 
https://de.wikipedia.org/wiki/Medienstaatsvertrag (검색일 20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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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시장·사회조사협회(Der Rat der Deutschen Markt- und Sozialforschung e.V)101) 

– 여론조사와 관련한 ICC·ESOMAR Kodex102)의 서명에 참여한 4개의 여론조사연합

(ADM, ASI, BVM, DGOF)은 독일 내에서 적용될 여론조사와 관련한 지침의 제정 및 이

의제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ICC·ESOMAR Kodex의 독일 적용세부사항

(Erklärung für das Gebie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에 기초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선거조사의 결과 공표에 대한 지침’을 제정해 자율적으로 규율하고 있음.103)

– 여론조사와 사후 이의제기 및 고충처리(Beschwerde)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함.

–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검토위원회(Prüfungsausschuss)와 고충처리위원회

(Beschwerderat)를 두고 있음.

5 일 본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음. 

 의회의원선거 예측을 위한 정당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 및 내각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가 

신문, TV방송 등 다양한 언론기관에서 실시됨. 

– 2021년 10월 21일 총선을 앞두고 2017년 10월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가 실시됨.104)

 ‘일본 TV도쿄 방송 보도윤리지침’105)의 여론조사 관련 자율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여론조사는 여론동향을 파악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나 항상 수치의 신뢰성과 확실성을 확

보해야 함.

– 조사결과를 공표할 때 조사방법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 특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가 선거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표 시 신중을 

기해야 함.

101) Der Rat der Deutschen Markt- und Sozialforschung e.V. ‘Der Rat(The Council).’
https://www.rat-marktforschung.de/der-rat/#aufbau (검색일 2022.6.8.)

102) Der Rat der Deutschen Markt- und Sozialforschung e.V. ‘Branchenkodex(Industry Code).’
https://www.rat-marktforschung.de/branchenkodex/#kodex (검색일 2022.6.8.)

103) Der Rat der Deutschen Markt- und Sozialforschung e.V.  ‘Richtlinie für die Veröffentlichung von 
Ergebnissen der Wahlforschung(guideline for the publication of election research results).’
https://www.rat-marktforschung.de/wp-content/uploads/2021/06/Richtlinie_Wahlforschung_neu_
Maerz_2021.pdf (검색일 2022.6.8.)

104) Wikipedea. ‘Opinion polling for the 2021 Japanese general election.’
https://en.wikipedia.org/wiki/Opinion_polling_for_the_next_Japanese_general_election (검색일 2022.6.8.)

105) TV TOKYO. ‘報道倫理(보도윤리).’
https://www.tv-tokyo.co.jp/main/yoriyoi/rinri.html (검색일 20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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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 고시 후 후보자의 지지율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음. 고시 이전에도 숫자를 

보도 할 때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취급함.

∙ 출구조사는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실시하고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함. 투표 

마감 전에 데이터의 보도·공표를 금지함.

∙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인기투표에 해당하는 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6 스페인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감시·감독 기능을 담당함(선거법 제69조). 

 선거소집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하기 위해 여론조사

자는 다음의 세부내용을 첨부하고 인쇄물에 포함해야 함. 

–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를 의뢰한 공·사적기관 또는 단체, 개인의 명칭 및 주소 

– (여론조사의 기술적 세부사항) 표본추출 방법, 표본의 크기, 표본의 오차범위, 대표성, 피조

사자 선정 방법, 현장조사 일정

– 여론조사 질문지 내용 전부 및 각 질문에 대한 미응답자 수

 중앙선거위원회의 역할

– 공표된 조사데이터 및 정보가 의도적으로 위조·은폐 또는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여론조사 공표 시 위 세부내용이 올바르게 들어갔는지 확인

– 선거일 전 5일부터 방송매체를 통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방송 금지에 

관한 감시

– 공개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적 보완 정

보 요청

– 위 사항을 위반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매체는 중앙선거위원회의 수정요청이 있은 후 

3일 이내에 수정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원인 및 이유를 밝혀 동일한 매체에 방송 또는 

게재해야 함.

 처벌조항

–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현행 법규를 위반한 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직업·직무·산업·상업 관련 특별자격정지에 

처함(선거법 제145조). 

– 위 조항에 의해 형사처벌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0유로 이상 30,000유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선거법 제1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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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웨덴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음. 

 언론매체나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실시됨.106)

 다만, 언론들이 자체적으로 투표 마감 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음.107)

8 스위스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음. 

 스위스 내 언론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함.

– ｢스위스 인터뷰 기관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규범｣108)의 제2별첨 강령인 ｢투표 이전 보

도되는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한 강령｣ 제5조109)에 따르면 선거일 또는 선

거일 10일 이전에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 조사방법, 샘플링 방법, 조사대상 지역 및 인구 구성, 질문지, 조사시기, 조사의뢰자, 오차

범위 등을 공개해야 함. 

 2004년110), 2007년111), 2009년112) 꾸준히 연방의회에 여론조사에 관한 법규를 제정할 

106) Jesper Strömbäck,  Lynda Lee Kaid. 2009. The Handbook of Election News Coverage Around the 
World. Routledge. p.163.
Wikipedia. ‘Opinion polling for the 2018 Swedish general election.’
https://en.wikipedia.org/wiki/Opinion_polling_for_the_2018_Swedish_general_election (검색일 2022.6.8.)

107) ARTICLE 19 Global Campaign for free Expression. 2003. ‘Comparative Study of Laws an Regulations 
Restricting the Publication of Electoral Opinion Polls.’ 
https://www.article19.org/data/files/pdfs/publications/opinion-polls-paper.pdf (검색일 2022.6.8.)

108) RECHERCHES DE MARCHÉ SUISSES. ‘Règlement sur l’utilisation de la marque collective asms swiss 
interview institutue(Regulations on the use of the collective markasms swiss interview institute).’
https://swiss-insights.ch/wp-content/uploads/2020/06/1-Marque-collective-asms-r%C3%A8glemen
t-mai-2019.pdf (검색일 2022.6.8.)

109) SWISS INSIGHT. ‘Directive pour la réalisation de sondages portant sur des élections et votations 
et destinés à ê̂tre publiés avant les scrutins(Directive for conducting polls relating to elections and 
votes and intended to be published before the polls).’
https://swiss-insights.ch/wp-content/uploads/2020/09/3-Annexe_II_Elections_votations.pdf (검색
일 2022.6.8.)

110) L'Assemblée fédérale — Le Parlement suisse. ‘Loi sur la publication et la diffusion des sondages 
d'opinion(Law on the publication and dissemination of opinion polls).’  
https://www.parlament.ch/fr/ratsbetrieb/suche-curia-vista/geschaeft?AffairId=20043280 (검색일 2022.6.8.)

111) L'Assemblée fédérale — Le Parlement suisse. ‘Sondages durant les campagnes électorales(Polls 
during election campaigns).’
https://www.parlament.ch/fr/ratsbetrieb/suche-curia-vista/geschaeft?AffairId=20073805 (검색일 2022.6.8.)

112) L'Assemblée fédérale — Le Parlement suisse. ‘Sondages, baromètres et autres enquêtes d'opinion 
(Polls, barometers and other opinion surveys).’
https://www.parlament.ch/fr/ratsbetrieb/suche-curia-vista/geschaeft?AffairId=20094057 (검색일 20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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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구하는 의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방평의회 및 연방정부는 자율규범이 준

수되고 있음을 이유로 법제화하지 않음.

9 캐나다

 선거법에서 선거여론조사를 관할하는 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선거여론조사(선거법 제326조)

– 선거기간 동안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대중에게 알리는 첫 번째 사람과 이를 전달받고 24시

간 안에 대중에게 전달한 자는 조사결과와 함께 다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함.

∙ 조사의뢰자의 이름, 조사를 시행한 사람 또는 기관명

∙ 조사기간, 모집단 수, 조사자 수, 오차율

– 방송 이외의 다른 수단을 이용해 대중에게 알릴 경우 질문지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함. 

※ 승인된 통계적 방법에 기초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함(선거법 

제327조).

 대체로 미디어 콘소시움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협력해서 여론조사를 함.

– 캐나다 내 모든 여론조사는 캐나다 국영방송(CBC) Poll Tracker에서 정리함.113) 

10 호 주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음. 

 선거여론조사는 로이 모건(Roy Morgan), 뉴스폴(Newspoll), 닐슨(Neilsen), 갤럭시 리서치

(Galaxy Research) 등 미디어 회사에서 실시하고, 호주시장사회조사협회(Australian 

Market and Social Research Society)와 호주언론협회(Australian Print Media)에서 해당 

여론조사기관을 감독함. 

– 감독기관이 정한 자율규제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114)

113) CBC News. ‘Canada Poll Tracker.’
https://newsinteractives.cbc.ca/elections/poll-tracker/canada/ (검색일 2022.6.8.)

114) Victoria Parliamentary library. 2011. ‘Public Opinion Polls.’
https://www.parliament.vic.gov.au/publications/research-papers/summary/36-research-papers/13
754-2011-03rpopinionpolls (검색일 20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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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기관 명칭과 후원기관을 명시하고, 질문지 내용, 선발된 샘플 사이즈와 분석방

법, 표본집단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함. 

∙ 인터뷰를 하는 경우 인터뷰 방법과 날짜, 장소도 명시해야 함.   

∙ 각 여론조사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시행일시, 설문문항 내용, 샘플 사이즈와 조사분석기

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여론조사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음. 

 1941년 호주여론기관(Australian Public Opinion Polls)에서 처음으로 갤럽방식으로 대규

모 여론조사를 했고 1943년부터는 선거에 관련된 질문도 포함함.115)  

– 당시 선거 1주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5%가 노동당(Labor)을 지지, 38%가 연합

호주당(United Australia Party)을 지지했고, 실제 선거결과 노동당이 51%로 승리해 선

거결과를 대체적으로 잘 예측했다는 평가를 받았음.

 하지만 2019년 선거여론조사에서는 노동당 빌 쇼튼(Bill Shorten)이 집권당의 스캇 모리슨

(Scott Morrison)을 51:49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선거가 끝난 후 노동당의 빌 쇼튼

이 패배해 여론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였음.116) 

– 집 전화번호로 표본집단 샘플링을 해왔으나 현재는 대부분 집 전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

에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여론조사는 로보콜을 통해 자동응답

기능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전화를 그냥 끊어버려 조사 응답률도 저조하기 때문에 데이터

의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임. 

115) MOAD. Campnell Phodes. 2022.4.19. ‘A brief history of opinon polls.’
https://www.moadoph.gov.au/blog/a-brief-history-of-opinion-polls/ (검색일 2022.6.8.)

116) ABC News. 2019.5.19. ‘Election 2019: How the polls got it so wring in prediction a labor victory.’
https://www.abc.net.au/news/2019-05-19/federal-election-results-how-the-polls-got-it-so-wrong
/11128176 (검색일 20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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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공개 내용 근거규정

한국

∙ 조사의뢰자
∙ 선거여론조사기관
∙ 조사지역
∙ 조사일시
∙ 조사대상
∙ 조사방법
∙ 표본의 크기
∙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 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다]
∙ 응답률
∙ 표본오차
∙ 질문내용
∙ 권고 무선 응답비율(전화조사에서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한 때에 한함)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6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2조

영 국

∙ 조사위임기관
∙ 날짜 및 방법
∙ 모집단, 표본규모 및 조사대상 지역
∙ 질문내용
∙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웹 주소 등

영국여론조사위원회 지침
※ 법규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미 국

∙ 재정지원 및 실시기관
∙ 조사 방법 및 도구(질문지, 답변 측정 방법 등)
∙ 인구의 다양성, 샘플 구성방법
∙ 조사 날짜, 표본 규모, 가중치 등

미국여론조사협회 공개기준
※ 법규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프랑스

∙ 조사의뢰자
∙ 조사목적
∙ 표본 추출방법과 구성
∙ 조사방법, 설문내용
∙ 응답자 비율 등

여론조사의 공표 및 
전파에 관한 법률 제2,3조

독 일

∙ 조사대상
∙ 조사시점
∙ 조사의뢰자
∙ 질문내용 및 여론조사 결과 대표성 여부

독일언론평의회 언론강령
※ 법규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일 본 ∙ 조사방법 등

일본 TV도쿄 방송 보도
윤리지침
※ 법규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스페인
∙ 조사의뢰자
∙ 표본추출 방법, 표본크기, 오차범위, 피조사 선정방법
∙ 질문내용, 미응답자 수

선거법 
제69조

스웨덴 – –
(언론기관 자율 규제)

<표 1-14> OECD국가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 공개 내용



제1장 선거일반 ∙   109

117) Verband der Markt- und Meinungsforschungsinstitute Österreichs. ‘Richtlinie für die Erstellung und 
Veröffentlichung von Ergebnissen der Wahlforschung, Guideline for the creation and publication 
of results of election research.’ 
https://www.vdmi.at/assets/Richtlinie_Wahlforschung_01-2017.pdf (검색일 2022.5.20.)

118) BAI(Boradcasting Authority of Ireland: BAI). ‘Rule 27 of the BAI Code of Fairness,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in News and Current Affairs-opinion polls’ p.8.   
https://www.bai.ie/en/media/sites/2/dlm_uploads/2018/09/Rule27_ElectionGuide_vFinal_English.p
df (검색일 2022.5.20.)

국가명 공개 내용 근거규정

스위스

∙ 조사의뢰자
∙ 조사대상 지역 및 인구 구성
∙ 조사방법, 샘플링 방법, , 
∙ 질문지, 조사시기 오차범위 등

스위스 언론기관의 투표 이전 
보도되는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한 강령
※ 법규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캐나다

∙ 조사의뢰자
∙ 조사지역 및 기간
∙ 모집단 수, 조사자, 오차범위
∙ 방송 이외의 수단으로 발표될 경우 조사를 시행한 질문내용 등

선거법 
제326조

호 주

∙ 조사기관 명칭, 의뢰기관 
∙ 질문내용
∙ 표본크기, 분석방법
∙ 조사기간, 장소
∙ 조사분석기법 등

호주시장사회조사협회·호주
언론협회의 자율규제지침
※ 법규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오스트리아

∙ 조사의뢰자
∙ 조사기관
∙ 조사대상 및 기간
∙ 표본크기, 오차범위
∙ 응답률
∙ 피조사자 선정방법 

시장여론조사기구협회 선거여론
조사에 관한 자율규제지침117)

※ 법규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 조사방법

∙ 질문내용

∙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 결과공표 48시간 이내 조사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공개해야 함.

아일랜드

∙ 조사일시
∙ 조사의뢰자 또는 단체명
∙ 조사기관
∙ 응답자 수
∙ 조사장소
∙ 결과에 대한 해석과 결과와 방법에 대한 비판적 분석

공정성 및 객관성에 관한 법 

제27조

아일랜드 방송위원회(BAI) 
지침118)

※ 법에서 지침을 따르도록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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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Instituto Nacional Electoral, México. ‘Reglamento de elecciones. Election regulations.’
https://www.ine.mx/normatividad-vigente-materia-encuestas-electorales/ (검색일 2022.5.25.)

국가명 공개 내용 근거규정

이스라엘

∙ 조사의뢰자 또는 단체명
∙ 조사기관
∙ 조사일시
∙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
∙ 조사대상자 수와 응답자 수 
∙ 오차범위
∙ 질문내용
※여론조사 결과 최초 공표 후 24시간 이내에 공개해야 함. 

선거운동법
제16e조
제B,H항

이탈리아

∙ 조사기관
∙ 조사의뢰자
∙ 피조사자 선정방법
∙ 정보수집 및 정보처리 방식
∙ 응답자 수
∙ 질문내용
∙ 질문별 응답율
∙ 조사일자 등

선거미디어법
제8조

룩셈부르크

∙ 선거여론조사기관
∙ 조사의뢰자
∙ 조사대상자 수와 구성
∙ 조사일시
∙ 답변을 포함한 질문내용
∙ 결과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정치여론조사에 관한법 제3조

멕시코

∙ 조사의뢰자

∙ 선거여론조사기관

∙ 공표의뢰자

∙ 조사일시

∙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 질문내용

∙ 무응답 및 거절비율

∙ 결과값 산출 및 적용 방법

∙ 정보수집방법

∙ 표본오차 및 통계적 유의미성 정도

※ 연방선거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여론조사 지침 및 관련 양식에 

따라야 함.

연방선거법

제213조

선거규칙119)

제13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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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Research association NZ. ‘Political Polling Guidelines.’
https://www.researchassociation.org.nz/political-polling (검색일 2022.5.26.)

국가명 공개 내용 근거규정

뉴질랜드

∙ 표본크기

∙ 조사방법

∙ 질문내용

∙ 가중치 적용

∙ 표본오차

∙ 조사기간

정치여론조사지침120)

※ 법규정은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포르투갈

∙ 조사기관

∙ 조사 의뢰자의 신분

∙ 조사목적, 조사대상, 대상자의 수 및 지리적 구성

∙ 응답자와 미응답자 수, 응답률, 무응답 편향지표

∙ 무응답률(투표의향을 묻는 경우에는 포기의향자의 비율 포함)

∙ 사용된 표본 추출 방법 및 무작위 표본의 경우 획득한 응답률

∙ 정보수집 및 기술 방법

∙ 표본오차 및 통계적 유의미성 정도

∙ 질문내용 등

여론조사법 제7조

슬로베니아
∙ 조사기관, 조사의뢰자

∙ 조사기간, 조사방법, 응답자 표본과 응답, 질문내용, 측정오차

선거운동법 

제5조제1항

튀르키예

∙ 조사기관

∙ 조사대상자의 수

∙ 조사의뢰자

선거기본법

제55B조

※ 벨기에, 체코,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네덜

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선거법 상 여론조사 공표 관련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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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공무원의 중립의무

1 영 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기본지침은 ｢헌법개혁 및 거버넌스 법｣을 중심으로 구성됨.

– 공무원복무규정(Civil Service Code), 각료규정(Ministerial Code), 공무원운영규정

(Civil Service Management Code: CSMC) 등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

– 정부는 공무원복무규정을 바탕으로 선거기간 전에 공무원 행동지침을 발간함.121)

참조 1-6 영국 공무원복무규정: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 중립성(Impartiality)
– 공무원은 정당하고 공정하며 동등한 방식으로 공평성과 다양성을 위하여 공무를 수행한다. 
– 공무원은 정당하지 못하게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호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 

∙ 정치적 중립성(Political Impartiality)
– 공무원은 정부를 위해 일하며 자신의 정치적 믿음과 상관없이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공무원은 현 정부와 신뢰를 유지하며 동시에 향후 정부와도 동일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공무원은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에도 따라야 한다.
– 공무원은 정당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정하거나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식 자원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공무원은 조언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은 선거기간 행정 각료, 공공기관의 출판행위 및 외부활동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

가. 공무원의 범위122)

 정치활동 측면에 있어 공무원은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활동 범위가 다르게 

적용됨.

– 정치적으로 자유로운(politically free) 공무원: 현업 및 비사무직 직급(industrial and 

non-office grades)

121) GOV.UK. 2022.3.3. ‘Election guidance for civil servant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lection-guidance-for-civil-servants (검색일 2022.6.9.)

122) GOV.UK. ‘General Election Guidance 2019: guidance for civil servant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lection-guidance-for-civil-servants/general-electio
n-guidance-2019-guidance-for-civil-servants (검색일 2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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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으로 제한된(politically restricted) 공무원: 고위공무원단(members of the 

Senior Civil Service), 고위공무원단 차하위 수준의 공무원(Grades 6 and 7), 속진임용

제도(Fast Stream Development Programme) 소속 공무원

– 위 두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나. 공무원의 정치활동

 전국단위 정치활동

– 의회, 스코틀랜드의회, 웨일즈의회, 유럽의회 등에 입후보 사실 공표 

– 의회, 스코틀랜드의회, 웨일즈의회, 유럽의회 등에서 정당기관을 대표해 재직하는 행위 

– 국가적 정치사안에 대해 공적으로 연설하는 행위 

– 언론, 서적, 기고문, 홍보물 등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

– 의회, 스코틀랜드의회, 웨일즈의회, 유럽의회 선거 등에서 입후보자 혹은 정당을 대신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지역단위 정치활동

–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 

– 지역단위 정당기관에 재직 

– 지역단위 정치사안에 대한 공공연설 

– 언론, 서적, 기고문, 홍보물 등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단위 정치기관 입후보자를 대신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치활동이 허용 또는 제한되는 범위123)

– 모든 공무원들은 근무 중이거나 제복을 착용한 채로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공

부지(official premises) 내에서의 정치활동 또한 금지됨. 아울러 공무자격으로 외부 컨

퍼런스에 참여하거나 정당 관련 기관의 후원 아래 진행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음.

–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공무원 범위에 해당하는 자들은 공적 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전국·지역 단위의 정치활동이 가능함.

∙ 다만 정치적 의견을 절제된 형태로 표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의회, 스코틀랜드의회, 웨일즈의회, 유럽의회 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입후보 지

명 승낙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함.

– 정치적으로 제한된 공무원들은 모든 형태의 전국단위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 지역단위 정치활동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각 부처가 

123) GOV.UK. ‘Civil Service Management Code-4.4 Conduct: Political Activiti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ivil-servants-terms-and-conditions (검색일 2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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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조건(departmental guidance)을 준수해야 함.

∙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당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

– 위 두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해당 기관의 허가 하에 전국 또는 지역단위 정치활동

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2 미 국

 미국 공무원제도는 정치의 행정개입이라는 엽관제 폐지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련되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엄격하고 세 하게 규제함.

 최초의 공무원법인 펜들턴법 제정이후 1939, 1940년 해치법으로 공무원의 정치 개입에 대

한 규제가 강화됐으나, 지나친 정치활동의 제한이라는 반발이 계속돼 1974년 연방선거운동

법 개정과 1993년 해치법 개정을 통해 정치활동의 자유의 범위를 어느 정도 넓혀주게 됨.

 1883년 미 의회는 현재 공무원법의 기초인 ｢펜들턴법(Pendleton Act)｣을 통과시켜 공무원

의 정치적 중립성을 최초로 법으로 채택함.

– ‘공무원은 정치자금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정치활동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

– 이외에도 공개경쟁 시험제도, 공무원의 신분보장, 초당적인 인사위원회 설치를 규정

– 그러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해석이 당시 대통령의 태도에 따라 달려있고, 뉴딜정책 실

시와 더불어 정당의 행정침해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더 강력하게 규제할 법 

제정이 요구됨.

 1939, 1940년에 걸쳐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직접 규제하는 ｢해치법(Hatch Political 

Activities Act)｣을 제정124)

– 이 법에서 고위 정책결정직125)을 제외한 모든 연방공무원과 연방기금으로 보수를 받는 

주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126)

※ 연방기금으로 급여를 받는 주(D. C.)나 지방공무원만 선출직 공직에 입후보 할 수 없으나 다른 모든 

주, D.C. 및 현지 직원은 해치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선출직 공직에 입후보 가능함[주, 지방공무원

124) 해치법의 공식법명은 「5USC PART III, Subpart F, CHAPTER 73, SUBCHAPTER III: POLITICAL 
ACTIVITI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ack Maskell. 2014. ‘Hatch Act: Candidacy for Office by Federal 
Employees in the Executive Branch.’ 
http://fas.org/sgp/crs/misc/R43630.pdf (검색일 2022.6.9.)

125) 대통령, 부통령, 행정 각 부서의 장과 그 보조기관의 장, 백악관 직원,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을 의미

126) U.S. OFFICE OF SPECIAL COUNSEL. ‘Federal Employee Hatch Act Information.’
https://osc.gov/Services/Pages/HatchAct-Federal.aspx (검색일 2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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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치행사 관여 등에 연방공무원에 비하여 다소 느슨함(기부, 연설, 인쇄물 배부, 자원봉사 등)].

– 선거를 방해하거나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공무원의 권위나 영향력의 행사를 

금지하고, 연방공무원의 경우 정치적인 유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

 1974년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finance Act)｣을 개정해 주 및 지방

공무원들에게는 정치문제 또는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표시,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특

정 정당 자금의 유치와 급여, 정당활동 참여, 특정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활동 등을 허용

• Federal Election Commission

•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Secret Service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 National Security Council

• National Security Agency

• Defense Intelligence Agency

•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 Office of Special Counsel

• Office of Criminal Investigation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 Office of Investigative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Customs Service

• Office of Law Enforcement of the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 Criminal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 National Security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 이외 법령에서 제한 규정을 둔 직위

<표 1-15> 미국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기관의 공무원 

 1993년 의회는 해치법을 개정해 연방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 등에 보다 폭넓게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게 됨.

– 금지되는 행위(해치법에서 자세하게 열거)

① 정당관련 선거 입후보 금지, ②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직원 정치행사 초대, 권유행위 포함), ③ 특정 정당의 자금유치금지, ④ 특정정당에서의 

직위보유 금지, ⑤ 후보등록일이나 선거일에 선거권자를 운송하거나 유도하는 일 금지, 

⑥ 선거운동 관련 책자 또는 자료 배포금지, ⑦ 정치활동을 위해 정부소유 자가용 이용 

금지, ⑧ 공무에 있어 정당 배지착용금지, ⑨ 업무관련자에게 고의로 정당행사 지지반대 

강요 금지, ⑩ 근무 중 유니폼·휘장을 착용하거나 정치활동 금지 등

– 허용되는 행위

① 정당과 관련 없는 선거에 입후보, ② 개인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거나 투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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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거권자의 등록에 도움을 주는 행위, ④ 후보자나 이슈에 대해 의견표시, ⑤ 정치단

체·후보자에 기부, ⑥ 정치기금 마련 행사에 참가, ⑦ 정치모임에 참가 및 활동, ⑧ 정당

의 구성원이 되거나 활동(청원 등에 서명), ⑨ 헌법개정, 주민투표, 지방조례 찬반에 대한 

운동, ⑩ 정당 관련 선거에서 찬반 운동, ⑪ 정당관련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연설, ⑫ 

정치문제 등에 의견표명 등

– 금지행위 위반 시 범죄행위로 간주돼 공직박탈이나 월급삭감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연방법 제18편 제210,211,594,595,600~607,610조).

 이외에 연방법 제18편 제595조에서 공무원 선거운동 방해행위를 규정

– 누구든지 연방정부, 콜롬비아특별구, 주정부 등에 행정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대통령, 

부통령, 대통령선거인단, 상원의원, 하원의원 등에 입후보하는 후보자의 지명 또는 당선

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의 공적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단, 이 조항은 주정부 등 기관시설 또는 조직에 속한 임직원의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님.

3 프랑스

 1946.10.19.에 제정된 ｢일반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

정되어 있지 않음.

 ｢1983년 7월 13일 n.83-634 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법｣에서 공무원의 권리 및 

준수 의무와 제재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나127) 이 법에서의 중립의무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아님.128)

– 즉,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완전한 시민으로서 시민이 가지는 모든 정치상

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정치적 의견을 표시하거나 정당활동에 대해서 국가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음.

– 이는 1880년대 시작된 강력하고, 급진적인 공무원 노동조합 운동이 정부에 강한 압력을 

가해 공무원의 지위향상과 정치활동의 완전한 자유를 획득할 수 있었음.

 그러나 1948년 국사원(Le Conseil d’Etat’) 판례에서 ‘모든 공무원은 그 신분여하에 불구하

고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충성의무를 가진다.’고 하였고, ‘공무원의 정치적·종교적 엄정 중립

127) 강홍진. 2009. ‘프랑스 공무원의 준수의무와 제재규정.’ 맞춤형 법제정보.
https://www.klri.re.kr/kor/magazine/895/view.do (검색일 2022.6.9.)

128) 프랑스 공무원에게 중요시되는 것은 laïcité(정교분리원칙)임.
GOVERNMENT. ‘Qu’est-ce que la laïcité?(What is secularism?).’
https://www.gouvernement.fr/qu-est-ce-que-la-laicite (검색일 2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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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에게 요구 된다’고 판시해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중립

의무는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임.

 따라서 규제규정이 없는 프랑스 공무원의 경우 정치활동이 매우 자유로운 편임.

– 공무원의 투표권, 정당가입, 정치활동 허용(다만, 법관·군인 등은 일정한 제한이 있음)

– 일반직 공무원은 의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기타 공무원은 신분을 보유하고 출마해 당선

된 경우 의회 파견근무를 발령받게 됨.

–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의원 당선 시 사직하되 낙선하거나 사직 후에도 다시 복직할 수 

있고, 승진과 경력환산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음.

– 다만, 지사 및 관할권을 갖는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에서 의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출마할 경우 관할 지역 내에서 공직을 그만둔 지 만 3년이 지난 후 출마가능

 이 외에도 「선거법」 제50조에 공무원의 활동 규제 조항이 있음.

– 공공기관 또는 외국기관의 소속공무원은 후보자의 투표용지, 정견발표문 및 경력소개문 

등을 배포할 수 없음.

4 독 일

 독일 「기본법」 제5조 의사표명의 자유, 알권리 및 학문의 자유와 제21조의 정당설립의 자유

에 따라 정당에 가입해 공무원이 정치활동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연방상원의원의 

경우 공무원을 겸직할 수 있음.

–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폭넓게 허용한데에는 1933년 이전과 1945년 이후에 유능한 

의원 중 공무원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을 이유로 꼽을 수 있음.

 1956년 「기본법」 제137조를 신설해 연방, 주 및 시·읍·면(게마인데)에서 공무원, 고용원, 

직업군인, 재판관 등의 피선거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

 공무원제도의 근간인 1953년 7월 공포된 ｢연방공무원법(Bundesbeamtengesetz: BBG)｣에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참여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제60조제1항) 공무원은 특정정당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공무원은 중립적이고 정

당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무원은 임무 중 공공복리를 증진해야 함.

– (제60조제1항) 공무원은 기본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행동할 의무와 유지할 책임

이 있음.

– (제60조제2항) 공무원은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와 국민전체에 대한 위치를 고려하여, 정

치적 활동에 대한 중용(Mäßigung)과 자제(Zurückhaltung)의 의무를 짐.

– (제90조제2항) 공무원이 유럽의회선거, 연방의회 선거 또는 법률에 규정된 직에 입후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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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선거일 최소 2개월 전에 본인의 원에 따라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휴가를 얻어야 함.

⇨ 따라서 하원의원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다가 낙선된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면 사직하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하원의원을 그만었

을 때는 공무원으로 복직할 수 있음(제90조제3항).

– 「연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연방의회의원 또는 유럽연합의회 의원직을 수행하려면 공

무원직에서 물러나야 함.

– ｢연방의회의원법(Abgeordnetengesetz: AbgG)｣ 제5조 역시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방의회

의원이 되는 경우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연방총리 및 연방장관들의 경우 이른바 ｢연방장관법(Bundesministergesetz)｣ 제5조제1항

에 따라 자신의 직책 외에 보수를 지급받는 다른 공직을 겸직할 수 없으며, 기타 영업활동이

나 직업행위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 행정직 공무원 당원가입금지, 후원금 납부, 선거운동 참여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

지 않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5 일 본

 1947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었는데 전후 미국식 공무원제도를 본받아 미국식 제도를 

많이 따르고 있으며, 미국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129)

 ｢국가공무원법｣ 제102조, ｢지방공무원법｣ 제36조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에 관해 규정

하고 있음.

– (제102조제1항) 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부금, 기타의 이익을 얻거나 

수령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방법을 막론하고 이러한 행위에 관여하고 인사원 규칙에서 

정하는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제102조제2항) 공무원은 공직선거의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음.

– (제102조제3항)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역원이나 정치적 고문 기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 될 수 없음.

 1948년 독립행정기관으로 설치된 인사원의 ｢인사원규칙(1949년 9월 제정)｣에서 「국가공무원

법」 제102조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 특히 제6조제5항에 따라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해 일반 당원이 되는 것은 상관없으나 정당의 임원이 

될 수는 없음.

129) 이종훈. 2002. ‘공무원의 선거 중립문제.’ 입법정보.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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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7 일본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의 운용방침(인사원사무총장통지)

제3조(규칙의 적용범위)
① 제1항은 법 및 규칙 중 정치적 행위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규정이 특히 이 규칙에서 적용 외로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 일반직에 해당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
② 이 규칙에서 ‘법 또는 규칙 중 정치적 행위’는 모든 직원이 공공연히 또는 비 로 직원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금지 또는 제한된다. 
③ 법 또는 규칙에 따라 직원이 스스로 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정치적 행위는 모든 직원이 스스로 

뽑거나 또는 자기 관리에 속하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도 금지되
거나 제한된다. 

④ 법 또는 규칙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된 직원의 정치적 행위는 제6조제10항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직원이 근무시간 외에 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5조(정치적 목적) 법 또는 규칙 중 정치적 목적이란 다음 각 항을 말한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해도 제6항에 정한 정치적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① 규칙 제14-5조에 정해진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행위
②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민 사의 경우 특정 재판관을 지지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행위
③ 특정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이에 반대하는 행위
④ 특정 내각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⑤ 정치적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로 특정 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는 행위
⑥ 국가의 기관 또는 공적인 기관이 결정한 정책(법령, 규칙 또는 조례에 포함된 내용을 포함)의 실시를 방해

하는 행위
⑦ 지방자치법에 기초한 지방공공단체 조례 제정 또는 개폐 또는 사무감사 청구에 관한 서명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⑧ 지방자치법에 기초해서 지방공공단체 의회의 해산 및 법률에 기초한 공무원의 해직 청구에 관해서 서명하

거나 또는 성립되지 않도록 또는 청구에 기초한 해산 또는 해직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제6조(정치적 행위) 직원(공무원)에게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 정치적 행위에 관해서 이 규칙에서는 정치적 
목적과 정치적 행위를 구별해서 정의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벌어지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 규칙에서 
말하는 정치적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법 제102조제1항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①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서명, 직권 또는 기타 공사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행위
②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기부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적 목적을 갖는 행위

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 대상 또는 보복으로서 임용, 직무, 급여, 지위에 관하여 어떤 이익을 
주거나 또는 얻을 수 없도록 불이익을 주는 행위z

③ 정치적 목적으로 부과금, 기부금, 회비, 기타 금품을 수령하거나 방법을 불문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관여하
는 행위

④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전 항에서 규정한 금품을 국가공무원에게 증여, 지불하는 행위
⑤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결성을 기획하고 이에 참여하거나 원조하여 그 단체의 역원, 정치적 고문 또는 

이와 동등한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 되는 행위
⑥ 특정 정당,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또는 되지 말도록 조직적·계획적으로 권유운동을 하는 행위
⑦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포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⑧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제5항제1호에 규정된 선거, 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된 국민심사의 투표, 동항 제8조에 

규정된 해산, 해직 투표에서 투표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
⑨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기획하고 주재하거나 지도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⑩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수의 행진, 기타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도하는 행위를 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⑪ 집회, 기타 다수인과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확성기, 라디오, 기타수단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정치적 목적을 

갖는 의견을 진술하는 행위
⑫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문서, 도화를 구가 및 행정집행법인의 청사, 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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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내용은 제7장 제2절 공무원 선거운동 제한·금지 일본편, p.391 참조

6 스페인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공무원기본법｣ 제52조(공무원의 의무)에 따르면, 헌법 등 기타 법률을 준수하여 중립성을 

유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7 스웨덴

 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한 법은 있으나 정치 중립에 관한 법적 규제는 없음. 하지만 전통적으

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음.130)

–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정치후원금 기부도 가능함. 모든 활동에 제약이 없지만 자신

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업무에 있어 정치적인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경계함. 

8 스위스

 2000년 국민투표를 통해 1927년에 제정된 ｢공무원법(Beamtengesetz)｣을 폐지하고 ｢연방

인사법(Bundespersonalgesetz)｣을 통과시킴.

– 이에 따라 연방행정부처, 우체국, 철도청의 10만 명 이상의 공무원은 근로자로 전환됨(예

외적으로 판사, 검사, 경찰은 공무원 신분 유지).

– ｢연방인사법｣ 제22조(Berufs-, Geschäfts- und Amtsgeheimnis)에는 직업상, 근로

130) OECD. 2007. ‘Study on the Political Involvement in Senior Staffing and on the Delineation of 
Responsibilities Between Ministers and Senior Civil Servants.’
https://www.oecd-ilibrary.org/governance/study-on-the-political-involvement-in-senior-staffing-
and-on-the-delineation-of-responsibilities-between-ministers-and-senior-civil-servants_1362748
25752 (검색일 2022.6.9.)

그 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및 행정집행법인의 청사, 시설, 자재,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시키는 행위
⑬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서명, 또는 무서명의 문서, 도서, 음반, 형상을 발행, 회람, 게시, 배포하거나 또는 

다수인에게 낭독하거나 청취시키며, 또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제작, 편집하는 것
⑭ 정치적 목적을 갖는 연극을 하거나 주재하며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는 행위
⑮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상의 의무 주장을 하거나 정당, 정치단체를 표시하는 기, 완장, 기장, 배지, 

복식(服食),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작하거나 배부하는 행위
⑯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근무시간 중 전 항에 명시한 것을 착용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⑰ 명의 및 형식을 불문하고, 이상의 각 항에 명시된 금지·제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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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상, 기관의 비 유지를 규정 

 스위스 연방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도 「연방헌법」 제16조 표현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향유하고, 본 기본권에 기반 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정치적인 비판의견도 제시할 권리

를 보호받음. 

–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지위로 인해 일정한 제한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131)

– 특히 일반의 신뢰와 행정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 또한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132)

– 비교적 최근 판결에서는 국가이익에 침해가 야기될 있는 정치적인 행동 등은 해당 직위에 

있는 동안에 자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133)

9 캐나다

가. 공무원법 규정

 원칙적으로 캐나다 공무원은 업무에 있어 정치적으로 중립이 지켜진다면 개인적 정치활동은 

자유로움(공무원법 제112,113조).

※ 정치활동이란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활동, 후보자가 되기 위한 활동과 후보자가 되는 

것을 말함(공무원법 제111조).134)

– 세부적으로 정당가입, 정치자금 모금, 인쇄물 및 시설물 이용 선거운동, 정당 및 후보자관련 

집회·행사 참석, 선거운동 연설문, 슬로건, 팸플릿 작성,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이 가능함.

※ 20세기 중반 캐나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1991년 대법원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캐나다 공무원법에 입법화되었음.135)

131) Bundesgericht Tribunal. ‘ATF 108 Ia 172.’
https://www.bger.ch/ext/eurospider/live/de/php/aza/http/index.php?highlight_docid=atf%3A%2F
%2F108-IA-172%3Afr%3Aregeste&lang=de&type=show_document&zoom=YES (검색일 2022.6.9.)

132) Bundesgericht Tribunal. ‘ATF 120 Ia 203.’
https://www.bger.ch/ext/eurospider/live/it/php/aza/http/index.php?lang=it&type=highlight_simpl
e_query&page=1&from_date=&to_date=&sort=date_desc&insertion_date=&top_subcollection_aza=
all&query_words=divorce&rank=0&highlight_docid=atf%3A%2F%2F120-IA-203%3Afr%3Aregeste&nu
mber_of_ranks=0&azaclir=clir&zoom=YES& (검색일 2022.6.9.)

133) Bundesgericht Tribunal. ‘8C_146/2014(공보불게재 판결).’
http://www.servat.unibe.ch/dfr/bger/140626_8C_146-2014.html (검색일 2022.6.9.)

134) Government of Canada. ‘Political activities not related to candidacy.’
https://www.canada.ca/en/public-service-commission/services/political-activities/political-activit
ies-not-related-candidacy.html (검색일 2022.6.9.)

135) CBC. 2015.8.30. ‘Harperman case: Can public servants be political activists?’
https://www.cbc.ca/news/politics/harperman-case-can-public-servants-be-political-activists-1.32
07194 (검색일 2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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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공무원법 제114조제1항).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선거의 특성, 해당 공무원 업무의 특성과 직위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

를 결정함(공무원법 제115조제2항).

※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PSC)는 실적제에 기반한 정부기관으로써 정권으로

부터 독립적(기관장은 Minister가 아니라 President임)이며 공무원의 채용, 승진, 복무, 조사, 감사, 

공공서비스 정책 등을 관장함.136)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후보자가 되기 위해 또는 후보자로서 활동하기 위해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고(공무원법 제115조제4항), 선출직으로 당선되는 경우 무급 휴가가 부여되거나 그 직이 

중지됨(공무원법 제116조). 

 공무원 노조연합(Public Service Alliance of Canada)에서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 행사

를 격려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함.137)

– 가이드라인은 출마하는 공무원들이 그들의 지위와 정치적 활동을 연결 짓지 말 것을 추천

함(예: 업무 중 선거활동을 하지 말 것, 유세 중 공무원임을 강조하지 말 것 등).

나. 선거법 규정

 캐나다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있는 공무원은 선거관련 공무원이 될 수 없음(선거법 제22조제3항).

 선거관리청장은 재직 중에 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경선후보자에게 관여하거나 등록정당·

적격정당·선거구정당에 고용되거나 지위를 얻기 위해 소속되거나 기여를 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하지 못함(선거법 제24조제6항).

10 호 주

 ｢공무원법(Public Service Act, 1999)｣ 제10조에서 공무원의 가치로서 공정성(Impartial)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비정치적(apolitical)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제32조, 규칙(regulations) 제3.14~3.16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사직날짜가 

후보자 공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넘지 않고 선거 결과 확정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재임용 신청하면 재임용 될 수 있음. 

136) Government of Canada. ‘Public Service Commission-About us.’
https://www.canada.ca/en/public-service-commission/corporate/about-us.html (검색일 2022.6.9.)
Wikipedia. ‘Public Service Commission of Canada.’ 
https://en.wikipedia.org/wiki/Public_Service_Commission_of_Canada (검색일 2022.6.9.)

137) Public Service Alliance of Canada. ‘You have Political rights.’
http://psac-ncr.com/political-rights-public-service-workers (검색일 2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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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공무원 윤리강령(Australian Public Service Code of Conduct)｣에 반하지 않는 

한 당원이 될 수도 있고, 공무와 선거운동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반

시민으로서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거나 선거일에 선거안내카드(how-to-vote 

cards)를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후보자 후원금을 모집할 수도 있음.

 공무원 윤리강령에 따라 공무원은 공공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예의를 다하고,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비 을 엄수하며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을 피

해야 함. 공무원은 연방자원을 쓸 때는 적법하게 해야 함.138)

– 호주공공서비스와 호주공무원의 공정성, 실적주의 가치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맡은 직무

를 수행할 때에는 그 정책에 대한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관련시켜서는 안 됨. 

–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는 경우 공무원이 대중 앞에서 정부와 다른 의견을 지지하

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 관련 있는 이슈에 대한 정부 정책을 집행하거나 홍보하는 

업무에 직접 연관되는 경우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음. 

– 선거운동에 관한 회의를 할 때 공무원 유니폼을 입거나 정부이메일, 전화, 사진, 팩스 등

을 사용해 선거운동이 공무와 관련 있어 보여서는 안 되고 공무원이 공정해야 할 의무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전근, 업무 재조종, 선거운동 주의조치 명령을 받을 수도 있음.  

 ｢연방차별금지법(Australian Anti-discrimination law)｣139)에는 개인의 정치적인 의견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 호주선거위원회 직원의 경우 이 법의 예외조항에 해당함.140)

– 호주선거위원회는 업무 특성상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직원 채용 과

정부터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되지 않으며 직무수행 시 언제나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선서해야 함.

 공무원의 투표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연방선거법 제325조)

– 공무원으로서 타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한 자는 처벌 됨. 

–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두 가지 처벌

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

138) 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 ‘Section 6: Employees as citizens’
https://www.apsc.gov.au/publication/aps-values-and-code-conduct-practice/section-6-employee
s-citizens (검색일 2022.6.9.)

139) 호주차별금지법은 연방에서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Act, 2004), 호주인권위원회법(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ct, 1986),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인종차별금
지법(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84)가 있으며 각 주와 준주
의 차별금지법에서도 기관과 공무원이 법을 집행할 때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있음. 

140) Aue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Information about working in the AEC.’
https://www.aec.gov.au/Employment/AEC.htm (검색일 2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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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무원의 정치활동 내용 정당가입
정치자금

기부
근거규정

영 국

∙ 모든 공무원들은 근무 중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공무원인 현업 및 비사무직급은 

전국·지역단위 정치활동 가능
∙ 정치적으로 제한된 공무원인 고위공무원단 등은 모든 

형태의 전국단위 정치활동 금지

가능 가능

∙ 2010년 헌법개혁 및 
거버넌스 법

∙ 공무원복무규정, 각료
규정, 공무원운영규정

미 국

∙ 정치문제 및 후보자에 대한 의견표시 가능
∙ 특정정당자금의 유치와 제공유도금지(자발적 납부가능)
∙ 특정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 특정 정당의 직위보유금지

가능 가능

∙ 1883년 펜들턴법
∙ 1939년, 1940년

제1차, 2차 해치법
(규제범위 확대)

∙ 1974년 연방선거운
동법 개정(완화)

∙ 1993년 해치법 개정 
(완화)

프랑스
∙ 공무원의 의원 출마 가능
∙ 당선되어도 공무원 신분 보장

가능 가능
∙ 1946년 

일반공무원법

독 일

∙ 연방상원의원의 경우 공무원 겸직허용
∙ 연방수상 및 장관은 겸직금지
∙ 하원의원 출마 시 낙선되면 공무원 신분 유지, 

당선되면 사임하되 연금 보장

가능 가능
∙ 1953년 

연방공무원법

일 본

∙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불가
∙ 정당, 기타 단체의 임원 등이 될 수 없음.
∙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

가능 불가

∙ 1945년
국가공무원법

∙ 1949년 
인사원 규칙

스페인
∙ 공무원의 경우 중립성을 유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규정 외에 정치활동에 관한 규제가 없음. 
가능 가능 ∙ 공무원기본법

스웨덴
∙ 정치적 활동에 제약이 없지만, 업무에 있어 정치적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경계함.
가능 가능 –

스위스

∙ 직업상, 근로관계상 기관의 비 유지 규정
∙ 공무원도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정치적 비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공무원이라는 지위로 인해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가능 가능 ∙ 2000년 연방인사법

캐나다

∙ 업무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면 개인의 정치활동은 
자유로움.

∙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가능 가능 ∙ 공무원법

호 주

∙ 공무원은 비정치적이어야 함. 
∙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사직해야 함.
∙ 선거운동 중에 공무원 유니폼을 입거나 공무와 관련 

있어 보이게 해서는 안 됨. 

가능 가능 ∙ 1999년 공무원법

<표 1-16> 주요 국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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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선거권

대부분의 국가가 선거권의 요건으로 나이, 시민권, 거주기간 등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음.
선거권 연령은 오스트리아·쿠바·브라질 등이 16세로 가장 낮고, 싱가포르·쿠웨이트 등 12개 국가에서 21세

로 가장 높음. 또한 영국·미국·독일·호주 등 147개국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음.

1 영 국

가. 요 건(2000년 국민대표법 제1조)1)

 영연방 시민이거나 아일랜드 공화국의 시민인 자 

– 북아일랜드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1969년 21세에서 18세로 하향)

–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및 웨일즈와 달리 스코틀랜드의 경우 영국이나 유럽의회선거는 18

세 이상, 지방선거 및  스코틀랜드 의회선거는 16세 이상인 자

※ 2014년 9월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로 스코틀랜드 의회 및 지방정부 선거권이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

※ 웨일즈의 경우 「웨일즈법(The Wales Act, 2017)」이 2017년 1월 31일 영국왕실의 동의를 받으면

서 웨일즈의회 및 지방정부에 대한 선거관리 권한을 2018년 4월에 이양 받고, 이후 2020년 선거권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해 2021년 4월 선거를 치름(웨일즈의회의 명칭을 ‘Senedd Cymru or 

Welsh의회’로 변경함).2)

 해당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나. 결격사유

 선거에 관한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선거재판소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

1) politics.co.uk. ‘Elections and voting.’
https://www.politics.co.uk/reference/elections-and-voting (검색일 2022.6.14.)

2) UK Parliament. House of Common Library. 2020.11.19. ‘Voting age.’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SN01747 (검색일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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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행위의 경우 해당 통보일로부터 5년 동안, 위법행위의 경우 3년 동안(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부칙 17. 제8호)

 정신병원에 감금된 범법자가 해당시기 동안 명령이나 지시로 특정 지역에 감금되어 있는 경

우, 감금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도피 중인 경우(2000년 국민대표법 제2조)

2 미 국

가. 요건3)

 미국 시민권자로서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으로 해당 주에 거주하는 자(1971년 수정헌법 제26조)

※ 1965년 ｢투표권법(Voting Rights)｣ 제10101조에 따라 인종차별 및 선거권 획득을 위한 문자해독시

험 등을 금지함.

 주(州)별 선거일 전 거주요건

– 캘리포니아 주: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기간 제한 없음)(주 선거법 제2000, 2101조)4) 

– 미주리 주: 미주리 주 거주자(기간 제한 없음)(주 선거법 제115.133조)5)

– 뉴햄프셔 주: 뉴햄프셔 주 거주자(기간 제한 없음)(주 선거법 제654:7조)6)

– 애리조나 주: 선거일 전까지 29일 계속해 애리조나 주에 거주한 자(주선거법 제16-101

조)7)

– 위스콘신 주: 선거일 전까지 28일을 계속해 위스콘신 주에 거주한 자(주 선거법 제6.10

조)8)

3) CONGRESS.GOV. ‘State Legislature Websites.’
https://www.congress.gov/state-legislature-websites (검색일 2022.6.14.)

4)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California Election Code」 Division 2. Voters. Chapter 1. 
Voter Qualifications, Chapter 2. Registration.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expandedbranch.xhtml?tocCode=ELEC&division=
2.&title=&part=&chapter=&article (검색일 2022.6.14.)

5) LawSERVER. 「Missouri Law」 Title IX. Suffrage and Election. Chapter 115. Section 115.133.
http://www,lawserver.com/law/state/missouri/mo-laws/missouri_laws_chapter_115 (검색일 2022.6.14.)

6) gencourt. 「New Hampshire Law」 Title LXIII. Elections. Chapter 654. Voters and Checklists. Section 
654:7.
http://www.gencourt.state.nh.us/rsa/html/LXIII/654/654-7.htm (검색일 2022.6.14.)

7) ARIZONA STATE LEGISLATURE. 「Arizona Law」 Title 16. Elections and Electors. Chapter 1. Article 1. 
16-101.
https://www.azleg.gov/viewdocument/?docName=https://www.azleg.gov/ars/16/00101.htm (검색일 
2022.6.14.)

8) JUSTIA US Law. 「Wisconsin Statutes & Annotations」 Chapter 6. The Electors. section 6.10
https://law.justia.com/codes/wisconsin/2020/chapter-6/section-6-10/ (검색일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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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격사유(주별로 다름)

 선거권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자 외에 대부분의 주에서 아래의 결격사유를 규정

– 정신이상자 및 정신박약자

–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시민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자, 선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 그 외 후견 하에 있는 자 등

 캘리포니아 주: 중범죄에 의해 유죄판결로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자(주 선거법 제2101

조)9)

 플로리다 주: 플로리다 주 또는 다른 주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중범죄 판결을 받은 자(주 

선거법 제97.041조)10)

 미주리 주: 금고형을 받은 자,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자, 선거권

과 관련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주 선거법 제115.133조)11)

 위스콘신 주: 선거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 후견 하에 있는 자, 법원이 

투표권 없음을 결정한 자, 반역죄나 뇌물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주 선거법 제6.03조)12)

3 프랑스

가. 요 건(선거법 제2조)

 18세 이상의 프랑스 국민으로 공민권 및 참정권을 가지며,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하

지 아니하고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1974년 21세에서 18세로 하향)

 프랑스에 귀화한 외국인으로서 귀화 후 5년이 경과한 자 또는 혼인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자

9)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California Election Code」 Division 2. Voters. Chapter 1. 
Chapter 2. Registration.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ELEC&division=2.&title=&p
art=&chapter=2.&article=1 (검색일 2022.6.14.)

10) Online Sunshine. 「The 2018 Florida Statutes」 Title IX. Electors and Election. Chapter 97. Part II. 
Section. 97041.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URL=0000-0099/0097/00
97PartIIContentsIndex.html&StatuteYear=2018&Title=%2D%3E2018%2D%3EChapter%2097%2D%3EPa
rt%20II (검색일 2022. 6.14.)

11) LawSERVER. 「Missouri Law」 Title IX. Suffrage and Election. Chapter 115. Section 115,133.
http://www,lawserver.com/law/state/missouri/mo-laws/missouri_laws_chapter_115 (검색일 2022.6.14.)

12) JUSTIA US Law. 「Wisconsin Statutes & Annotations」 Chapter 6. The Electors. section 6.03
https://law.justia.com/codes/wisconsin/2020/chapter-6/section-6-03/ (검색일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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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격사유(선거법 제5,6조)

 정신이상자 및 후견 하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로 정해진 기간 동안 투표 및 선거권이 제한된 자

4 독 일

가. 요 건(연방선거법 제12조)

 18세 이상인 자(1970년 21세에서 18세로 하향)

 독일에 3개월 이상 주소를 가지거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참조 2-1 독일 선거법의 주거 개념

∙ ‘주거’의 개념 (선거법 제12조제3,4항)

– 이 법에서 ‘주거’라 함은 거주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둘러싸인 공간을 의미함. 거주차(Wohnwagen) 

및 주거용 배(Wohnschiffe) 등은 이동하지 않거나 또는 아주 드물게 이동할 경우에만 주거로 봄.

– 선원 및 그의 세대 소속인의 경우 소속된 선박이 현행 ｢국기권법｣에 따라 연방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가진 

선박인 경우, 내수면 선박의 선원 및 그 세대 소속인의 경우 소속된 선박이 독일의 선박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유형이 집행중인 자와 기타 보호감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용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주거로 봄.

나. 결격사유(연방선거법 제13조)13)

 법원의 판결로 선거권을 상실한 자

다. 선거권의 행사(연방선거법 제14조)

 선거인명부(Wählerverzeichnis)에 등록되어 있거나 선거증(Wahlschein)을 소지한 자만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

13) ‘금치산자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후견 하에 있는 자’와 ‘형법의 규정에 따라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게 선거권
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2019.1.20.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가 이들의 선거권 배제는 ｢기본법
(Grundgesetz)｣이 규정하고 있는 ‘보통선거의 원칙(Grundsatz der Allgemeinheit der Wahl)’과 ‘장애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Diskriminierungsverbot)’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이에 따라 2019.6.18. ｢연방선거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금치산자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후견 하에 있는 자, 형법의 규정에 따라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 
규정이 삭제됨.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Bundeswahlgesetz(Federal Electoral Act).’
https://www.gesetze-im-internet.de/bwahlg/BJNR003830956.html (검색일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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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는 등록된 선거인명부가 소속된 투표구(Wahlbezirk)에서만 투표

할 수 있음.

 선거증을 소지한 자는 선거증이 발행된 선거구(Wahlkreis) 내의 임의의 투표구에서 투표하거

나, 우편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5 일 본

가. 요 건(공직선거법 제9조)

 일본 국민으로 18세 이상인 자

※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세에서 18세로 하향, 2016년 7월 참의원선거부터 적용

※ 참의원 및 중의원선거 선거권자의 경우 거주기간 제한이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경우 해당 시정촌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나. 결격사유(공직선거법 제11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형의 집행유예중인 자는 제외)

 공직 재직 중에 범한 수뢰죄 또는 공직에 있는 자 등이 ｢알선행위로 인한 이득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자로서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 중인 자

 법률에 따라 실시된 선거, 투표 및 국민심사에 관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중인 자

※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인한 경우(선거법 제252조)

 · 벌칙에 규정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재판확정시부터 5년간(집행유예자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

 · 벌칙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재판확정시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

 – 형의 집행면제를 받은 때(형의 시효에 의한 경우 제외)

 – 재판확정시부터 5년간

※ 선거권 취득의 효과

 ·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음.

 ·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선거장에 선임될 수 있음.

 ·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개표소 또는 선거회장을 참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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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페인

가. 요 건(선거법 제2조)

 18세 이상 스페인 시민으로서 유효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카나리아 도이사회 및 도민회, 바예테아란(Valle de Aran)지역 총위원회 및 총회선거를 포함

한 시의원선거 시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스페인거주자명부에 등록되어야 함.

나. 결격사유(선거법 제3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주형 및 부가형으로 선거권 박탈 선고를 받은 자로 그 형이 유효한 

자

7 스웨덴

가. 요 건(헌법 제3절 제4조)

 18세 이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적이 있는 스웨덴 시민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는 선거 전에 작성된 선거인명부에 따라 결정됨.

나. 결격사유

 정신이상자의 경우 선거권을 제한했으나 1991년 폐지됨.14) 

8 스위스

가. 선거권(헌법 제136조제1항)

 18세 이상의 스위스 시민은 연방사무에 대한 정치적 권리 즉, 하원의원선거 선거권이 있음.

 상원의원선거는 연방차원에서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에서 정함.

※ 정치적 권리의 행사(헌법 제39조)

 · 연방은 연방에 대한 정치적 권리의 행사를 규정하며, 주(Kanton)는 주와 코뮌(자치단체)에서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규정함.

14) ODIHR NEEDS ASSESSMENT MISSION REPORT. SWEDEN GENERAL　ELECTIONS 19 September 2010 
REPORT. p.7.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70947?download=true (검색일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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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시민이 거주하는 코뮌에서 행사됨. 다만 연방과 주는 예외를 인정

 · 어느 누구도 동시에 2개 이상의 주에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주는 거주자로 새로 등록한 

사람이 완전히 정착하도록 최대 3개월의 대기기간이 지나야만 주와 코뮌 문제에 관한 투표권을 행사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결격사유(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조)

 헌법 제136조제1항(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로 인해 행위 능력이 결여된 자)에 따라 투표할 수 없

는 자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후견 하에 있는 자

9 캐나다

가. 요 건(선거법 제3조)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캐나다 시민 

※ 1993년 정신적 문제가 있는 선거권자가 선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2002년 수감된 선거권자가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격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15)

나. 거주지 관련 규정(선거법 제8,9조)

 ‘통상 거주지(ordinary residence)’란 계속해 거주했거나 주소지로 삼은 곳

 누구든지 오직 하나의 거주지를 가지며, 다른 거주지를 가질 때까지 상실되지 않고 일시적 

부재로 인해 상실되거나 변경되지 않음.

 일정한 장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다른 장소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통상 거주지는 숙식하는 

장소로 함.

 주소가 따로 없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거주지로 간주함.

 통상 거주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모든 사실을 참조해 선거공무원이 결정

※ 보궐선거 거주지(선거법 제12조)

 · (보궐선거에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수정기간 개시일 당시의 거주지와 선거일의 거주지 투표구가 같은 

선거구에 있는 경우에만 투표할 수 있음.

 · 보궐선거를 위해 선거인명부수정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에 같은 선거구 내에서 하나의 

투표구에서 다른 투표구로 평소 거주지를 바꾼 선거인은 새로운 투표구의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등록함.

15) TRAIL TIMES. ‘Election 2021: Voting rights did not always extend to all Canadians.’
https://www.trailtimes.ca/opinion/election-2021-voting-right-did-not-always-extend-to-all-canadi
ans-2/ (검색일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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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 주

가. 요 건(연방선거법 제93조제1항)16)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영국인

※ 자격을 갖춘 영국인은 시민권법상 영국인이며, 1984년 1월 25일 이전의 선거구 선거인명부 또는 ｢호주

수도준주하원의원법(Australian Capital Territory Representation Act, 1973)｣ 또는 ｢북부준주하

원의원법(Northern Territory Representation Act, 1922)｣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최소 한 달 이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연방선거법 제99조제1항).

나. 결격사유(연방선거법 제93조제8항)

 정신이상자로 선거인명부등록과 투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는 자

 모반죄 또는 반역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사면되지 않은 자

※ ‘모반 또는 반역죄’란 주 또는 북부지역에서 국왕과 관련한 모반·반역과 주정부와 관련한 모반·반역죄를 

포함(연방선거법 제93조제10항).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

※ ｢이민법(Migration Act, 1958)｣에 따라 임시 출입국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선거인명부 등재 자격이 없음.

16) AEC. ‘Enrol to vote.’
https://www.aec.gov.au/enrol/ (검색일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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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국가명 비고

16세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에콰도르, 몰타, 니카라과 7

17세 그리스, 인도네시아, 북한, 동티모르 4

18세

아시아

한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

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타지키

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23

중동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카타르, 시리아, 예멘 9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베냉, 부탄,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중앙

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적도기

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가봉,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레소토, 라

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모잠비

크, 나미비아,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남아프리

카공화국, 수단, 에스와티니,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50

유럽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

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

아, 독일, 그린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

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

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영국

49

중·남·북미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

이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

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29

오세아니아
호주, 피지, 키리바시, 마셜군도, 미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팔라우, 파푸

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투
12

20세 바레인, 카메룬, 나우루, 대만 4

21세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사모아, 싱가포르, 통가 6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VR001 (검색일 2022.3.24.)
IPU Parline. ‘Minimm age for voting in Parliamentary elections.’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min_age_vote_elect&structure=any_
_lower_chamber#map (검색일 2022.3.24.)

<표 2-1> 각국의 선거권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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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현황 해당 국가

15세 → 18세 이란(2011)

21세 → 18세
볼리비아,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키프로스, 가봉, 온두라스, 레소토, 세네
갈, 시에라리온, 튀니지, 말레이시아(2019)

20세 → 18세 일본(2015)

19세 → 18세 한국(2020)

18세 → 17세 그리스(2016)

18세 → 16세 오스트리아(2007), 아르헨티나(2012), 몰타(2018)

 25세 →18세(상원의원) 이탈리아(2021) 

<표 2-2> 최근 선거연령 조정국가 현황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 선거권 연령

국가수 국가 국가수 국가

16세 – – 1

오스트리아
※ 영국의 스코트랜드, 웨일즈의 지방선거 선

거권 연령 16세, 독일․스위스 일부 주 지방
선거 선거권 연령 16세, 에스토니아 지역별
로 지방선거 선거권 연령 16세 또는 17세
로 규정

17세 – – 1 그리스

18세 34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
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
에,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
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
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
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34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벨기에,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
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
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
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
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19세 1 한국 - -

20세 2 뉴질랜드 - -

* 미국의 성년연령은 주별로 다름(19세- 앨라배마, 네브래스카, 21세-미시시피).
** 캐나다의 성년연령은 주별로 다름(19세-브리티시컬럼비아, 뉴브런즈윅, 누나붓,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출처: OECD Family Database. ‘PF1.8 Legal age threshold regard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ulthood.’
https://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검색일 2022.5.30.)
Wikipedia. ‘age of majority in civil law. 
https://en.wikipedia.org/wiki/Age_of_majority#Age_18 (검색일 2022.5.30.)

      Valimised. ‘Right to vote(Estonia).’
      https://www.valimised.ee/en/estonian-elections-nutshell/right-vote (검색일 2022.5.30.)

<표 2-3> OECD국가의 민법상 성년연령 및 선거권 연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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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시민권
(Citizenship)

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
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
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미
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중국, 콜롬
비아,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쿡제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
코, 코트디부아르,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
탄, 케냐, 키리바시, 북한,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
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
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제도,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
르, 나이지리아, 니우에,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산마리노, 사모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
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
페인, 스리랑카, 남수단, 수단,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
모르,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
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거주 기간 
(Period of
Residence)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호주,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리즈, 부탄, 보츠와나, 
불가리아, 미얀마, 카메룬, 칠레, 코모로, 콩고공화국, 쿡제도, 쿠바, 키프로스, 덴마크, 도미니카, 
에콰도르,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가봉, 독일,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자메
이카, 일본, 리히텐슈타인,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몰타, 모리타니, 모리셔스, 미크로네시아, 
몬테네그로,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필
리핀,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솔로몬군도, 남수
단, 수단, 수리남, 스웨덴, 태국,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투발루, 미국, 우루과이

부모의 시민권 취득
(Citizenship of

Parents)
나미비아, 산마리노

귀화
(Naturalization)

아르헨티나,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쿡제도, 코스타리카, 이집트, 
가이아나, 일본, 쿠웨이트,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니제르, 오만, 세네갈, 태
국, 예멘 

기타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바레인, 
베냉, 볼리비아,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카메룬, 캐나다, 중앙아프리
카공화국, 차드,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체코,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가봉, 감비아,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헝가리, 인도,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트비
아, 레소토,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몽골,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라과
이, 페루, 폴란드, 르완다, 세인트루시아,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바키아, 수단,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튀니지, 투발루,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잠비아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Beyond age, what other qualifications exist for registering 
to vote and voting in the national elections?’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VR002 (검색일 2022.3.30.)

<표 2-4> 각국의 선거권 요건(연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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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연령
시민권
요건

거주요건 선거권 결격사유 근거규정

한 국 18세 ○ ×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

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선거범, 정치자금범죄를 범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등

공직선거법
제18조

영 국 18세 ○
3개월

(북아일랜드)
∙ 선거에 관한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2000년 
국민대표법 
제1,11조, 

부칙 17 제8호

미 국 18세 ○ 주마다 다름

∙ 정신이상자 및 정신박약자
∙ 유죄판결을 받고 시민권 박탈형을 선고 받은 

자
∙ 선거범죄로 유지선고를 받은 자
∙ 후견 하에 있는 자 등 
(주마다 다름)

수정헌법
제26조

프랑스 18세 ○

×
(선거인명부 등록요
건으로 6개월 거주기
간으로 두고 있으나, 
선거권 제한은 아님)

∙ 정신이상자 및 후견 하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로 선거권이 제한된 자

선거법
제2,5,6조

독 일 18세 ○ 3개월 ∙ 법원의 판결로 선거권을 상실한 자
연방선거법
제12,13조

일 본 18세 ○
×

(지방선거 
3개월)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 공직 중 수뢰죄 도는 알선행위로 인한 이득 
관련 죄를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선거범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공직선거법
제9,11조

스페인 18세 ○ ×
∙ 법원의 확정 판결로 선거권 박탈 선고를 받은 

자
선거법
제2,3조

스웨덴 18세 ○ × ×
헌법 

제3절 제4조

스위스 18세 ○ ×

∙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로 행위 능력이 없는 
자

∙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 후견 하에 있는 자

헌법 제36조제1항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조

캐나다 18세 ○ × ×
선거법

제3,8,9조

호 주 18세 ○ 1개월
∙ 정신이상자
∙ 모반죄 또는 반역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

연방선거법
제93조제1,8항
제99조제1항

<표 2-5> OECD국가의 선거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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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연령
시민권
요건

거주요건 선거권 결격사유 근거규정

오스트리아 16세 ○ ×

∙ 아래의 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
– 특별형법  제14~18,24,25조, 형법 제278a~278e조 
– 국가사회주의금지법
– 특별형법 제22조 선거, 국민투표 관련 

∙ 5년(고의적인 범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는 법원결정에 따라 선거권 박탈

헌법 제26조
의회선거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벨기에 18세 ○
×

(인구등록부에 
등록된 자)

∙ 민법 제492‐1조에 따라 정치적 권리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된 경우

∙ 유죄판결로 선거권이 일시적으로 박탈된 자

선거법 
제1조, 

제7조제1항,
제180조

칠 레 18세 ○ ×

∙ 치매인 자
∙ 가중처벌 되는 범죄 또는 테러행위로 기소된 

경우
∙ 헌법재판소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

지 않은 자

헌법
제13,14,16조

체 코 18세 ○ ×

∙ 공중보건을 위한 개인의 자유 제한(감염병 확
산 방지)

∙ 법률상 선거권이 제한된 자(민법 제55~65조: 
정신적장애, 후견인이 있는 자 등)

헌법 
제18조제3항

선거법 
제1조제7항,

제2조

덴마크 18세 ○ ○ ∙ 법적 무능력자로 판단된 자
헌법 제29조제1,2항

의회선거법 
제1,2,4,15조,

에스토니아 18세 ○ ×
∙ 선거권에 있어 법적 무능력자로 선언된 자
∙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된 자

의회선거법
제4,49조

핀란드 18세 ○ × -
헌법 제14조
선거법 제2조

그리스 17세 ○ ×

∙ 법적 무능력자
∙ 형법 제2권 제1‒6장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군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

의회선거법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헝가리 18세 ○ ×
∙ 형사범죄 또는 제한된 정신적 능력으로 법원

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헌법(Freedom and 
Responsibility)

제23조
선거절차법

제13/A,102조

아이슬란드 18세 ○
국내 거소가 

있는 자
-

헌법 제33,34조
선거법 제3조

아일랜드 18세

○
(영국

시민권도 
가능)

○ -
헌법 제16조제1항

선거법(1992)
제8조제1,2항

이스라엘 18세 ○ × -
기본법(의회) 제3조

선거법 제2,3조

이탈리아 18세 ○ ×
∙ 시민능력 상실한 자 
∙ 확정형벌을 받은 자 
∙ 법률상 부도덕한 자

헌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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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연령
시민권
요건

거주요건 선거권 결격사유 근거규정

라트비아 18세 ○ × -
헌법 제8조

선거법 제1,3조

리투아니아 18세 ○ × ∙ 법원에 의해 무능력자로 판단된 자 선거법 제8조

룩셈부르크 18세 ○ ×
∙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수감으로 

선거권이 박탈된 자(법원 개별 판단)
∙ 후견인이 있는 자

헌법 제52조
선거법 제1,6조

멕시코 18세 ○
×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

∙ 투표소 질서유지를 위해 정신능력을 상실한 
사람, 술이나 마약에 취한 사람, 위장 또는 무
장한 사람은 투표소에 입장할 수 없음.

헌법 제34,35조
선거법

제9조제1항,
제280조제5항

네덜란드 18세 ○ ×
∙ 중대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

역형을 선고 받고 법원의 결정으로 선거권이 
일시적으로 박탈된 자

헌법 제54조
선거법 

제B1조제1항

뉴질랜드 18세
-

(영주권자
가능)

1년 이상 
국내 거주

∙ 지적장애로 인한 처벌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3년 이상 정신병원 또는 보호시설에 감금된 
자

∙ 무기징역, 예방적 구금,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자

∙ 부패행위자 명단에 이름이 있는 자

선거법
제74,80조

노르웨이 18세 ○

○
(인구등록부에 등록 

되었거나 등록된 적이 
있는 자)

-
선거법
제2‑1조

폴란드 18세 ○ ×
∙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법적 능력을 상실한 

자,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헌법 제62조

선거법 제10조

포르투갈 18세 ○ ×
∙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법원의 결정으

로 선거권이 박탈된 자

헌법 제49조,
의회선거법 
제1,2조

슬로바키아 18세 ○ ×
∙ 공중보건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법적

으로 제한된 자
헌법 제30조

선거법 제3,4조

슬로베니아 18세 ○ ×
∙ 선거의 의미, 목적 및 효과를 이해할 수 없다

고 법원이 판단한 자(후견인이 있는 경우 법
원이 개별적으로 결정)

의회선거법
제7조

튀르키예 18세 ○ ×

∙ 군복무 중인 자와 사관생도
∙ 법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
∙ (법적능력이)제한된 자 
∙ 공직활동이 금지된 자

헌법 제67조
선거기본법 
제6,7,8조

※  EU회원국 지적장애인 선거권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Can persons deprived of legal capacity 
vote?’ 2014.
https://fra.europa.eu/en/publication/2014/indicators-right-political-participation-people-dis
abilities/legal-capacity (검색일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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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피선거권

국민의 대표로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도 선거권와 마찬가지로 연령, 시민권, 거주기간 등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

다만, 연령에 있어 대부분의 국가가 선거권 연령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도 다름(미국, 일본, 캐나다 등).

1 영 국

가. 요 건17)(선거행정법 제5장 제17,18조)

 선거권이 있는 자

 영국 시민, 아일랜드공화국 또는 영연방 시민인 자

 18세 이상인 자

나. 결격사유

 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파산자(산업법 제266조), 1년 이상 수감자(1981년 국민대표법 제1조) 

 유럽의회의원, 귀족(상원의원이기 때문에 하원의원이 될 수 없음)(상원의원법)

 성공회·스코틀랜드교회·아일랜드교회·카톨릭 교회의 성직자(비국교도교회 제외)(하원의원법)

 「하원의원부자격법」에 규정된 직위에 있는 사람

– 고위공직자, 판사, 외국대사, 정규군인, 경찰, 공기업, 사기업 중 정부가 임명한 사람, 잉

글랜드 은행장

 선거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 박탈(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부칙 17. 제8호)

– 부패행위로 인한 유죄의 경우 5년 동안

– 위법행위로 인한 유죄의 경우 3년 동안 

17) The Electoral Commission. ‘Candidate guide-UK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1214 (검색일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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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국

가. 상원의원(연방헌법 제1조제3항)

 임기 개시일에 30세 이상으로 9년 이상 시민권을 가진 자

 선거 당시 출마하는 주의 주민인 자

– 의원 재직 중 연방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공직을 겸직할 수 없음.

나. 하원의원(연방헌법 제1조제2항)

 임기 개시일에 25세 이상으로 7년 이상 시민권을 가진 자

 선거 당시 출마하는 주의 주민인 자

– 의원 재직 중 연방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공직을 겸직할 수 없음.

 해당 주에 대한 거주요건은 각 주법에 따라 다름.

3 프랑스

가. 상원의원(선거법 제296조)

 요건

– 24세 이상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선거권자

 결격사유: 하원의원선거와 동일

나. 하원의원

 요건(선거법 제127조)

– 18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프랑스 시민

 절대적 결격사유 

–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선거법 제45조)

– 선거법 제118-3조(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후보자에게 1년간 피선거권 박탈, 선거운동용 계

좌가 사기로 폐쇄되거나, 선거비용 관련 규정들을 심각하게 위반한 때 최대 3년 피선거권 박탈) 

및 제118-4조(투표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기만행위를 한 후보자에게 최대 3년 

피선거권 박탈)에 따라 행정법원 판사가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선거법 제45-1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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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제136-1조(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후보자, 선거운동용 계좌가 사기로 폐쇄되거나 선거

비용 관련 규정들을 심각하게 위반한 때 피선거권 박탈 최대 3년) 및 제136-3조(투표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기만 행위를 한 후보자에게 최대 3년 피선거권 박탈)에 따라 헌법재판

소가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선거법 제45-1조제2호)

– 하원의원의 재산신고서 중 하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최대 1년간 피선거권 상실(선거

법 제128조제3항).

 상대적 결격사유(선거법 제130,132조)

선거구민에 대하여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아래의 공무원은 그 

관할구역 또는 직무수행 지역의 선거구에 입후보 금지

– 재직 중 금지: 권리보호관(Défenseur des droits) 및 그 보좌관, 자유권제한영역 인권수

호인(le 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 재직 중 및 그 후 3년간: 도지사(Préfet)

– 재직 중 및 그 후 1년간·부지사(sous-préfet), 도지사비서실장, 도사무국장, 도행정국장

∙ 지역(régionlaes) 또는 코르시카 지역의 비서실장, 파견도지청지사

∙ 도지청국장, 도지청사무소장, 도지청비서실장

∙ 지역 및 도의 행정청 국장, 부국장, 사무소장

∙ 공공재정 관련 지역·도·지방국장

∙ 대학 총장, 대학 장학관, 국립교육감독관

∙ 노동감독관

∙ 프랑스 은행의 지점장 및 국장, 공공지역사무소 책임자

∙ 고등법원 판사

∙ 행정법원장, 행정법원 판사, 행정법원 직원

∙ 지역법원 판사, 지역사무소장

∙ 상사법원장, 노동법원장

∙ 헌병대 장교 및 하사관

∙ 경찰공무원

∙ 군인

∙ 감사원 지역·지역·사무소장

∙ 지역보건소장, 부소장, 비서실장

∙ 의료기관장

∙ 지역 소방서장

∙ 20,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코뮌 지역, 도시권, 대도시 지역의 서비스국장,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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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공기관장, 부기관장

∙ 지방의회 위원장, 코르시카의회 의장, 코르시카 행정부 의회 의장, 도의회의장, 20,000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코뮌의 시장·지역의장, 대도시 지역의 의장 비서실 직원

다. 겸직금지(하원의원 기준)

 상원의원, 정부 각료, 현역군인,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해외영토 정치고문, 사법관, 헌법위원

회 위원, 중재인(선거법 제46,137,139,140조)

 유럽의회대표직·지방의회의원·도의회의원·파리시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인구 3,500명 

이상)(선거법 제137-1,141조) 

 시장, 구청장, 부시장, 도의회 의장, 부의장, 프랑스령 해외 영토 관련 정부 의장, 의원, 부회

장, 재외프랑스 국민의회 의장 등(선거법 제141-1조)

 선거에 의하여 임명되지 아니하는 공직자(선거법 제142조)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 또는 그 기금으로 보수를 받는 사람(선거법 제143조)

 정부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선거법 제144조)

 국영기업체 및 국가기관의 이사회 이사장·이사(선거법 제14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휘·감독을 받는 기업 또는 이들

의 출자로 설립된 기업 등의 임원(선거법 제146조)

※ 상원의원도 하원의원선거와 동일(선거법 제297조) 

4 독 일

가. 요 건(선거법 제15조제1항)

 18세 이상인 독일 시민

나. 결격사유(선거법 제15조제2항)

 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선거권 또는 공무담임권을 상실한 자

다. 공무원 등의 피선거권 제한(기본법 제137조)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게마인데)의 공무원, 고용원, 직업군인, 일시적 지원병 및 법관의 

피선거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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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본

가. 요 건(공직선거법 제10조)

 참의원의원: 30세 이상의 일본 국민

 중의원의원: 25세 이상의 일본 국민

※ 도도부현의회의원은 만 25세 이상, 도도부현지사는 만 30세 이상, 시정촌의회의원 및 시정촌장은 만 

25세 이상

나. 결격사유(공직선거법 제11조, 제11조의2)

 선거권 결격사유와 동일

※ 공직 재직 중 수뢰, 알선수뢰 등의 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날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음.

6 스페인

가. 요 건(선거법 제6조)

 성년인 18세 이상의 스페인 시민인 선거권자

나. 결격사유(선거법 제6조)

 절대적 결격사유 

– 확정판결에 의해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반란죄, 테러죄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 전이라도 유죄판결을 통해 

형법의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였거나 공직 관련 특별자격정지를 선고 받은 자

 상대적 결격사유 

다음의 자는 임기 동안 자신의 관할권이 미치는 전체 지역 또는 일부분에 해당하는 선거구에

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전국단위 하위정부부처에서 고위직 업무를 수행하는 자

– 특정 지역의 관할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장, 국장, 유사직무자 및 해당 지역에의 중앙정부 

파견자

– 스페인 국영 TV 및 라디오방송국의 지방파견자, 지방자치주 소속 TV·라디오 방송국의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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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제도 관리기관의 산하기관장 및 국장

– 중앙정부대표 및 부대표기관의 사무총장

– 선거인명부관리국의 지방파견자 

※ 상·하원의원 선거 특례(선거법 제154조)

 외국 국가에 의해 업무나 직책이 부여되고 급여를 제공받는 업무 혹은 직책을 수행하는 자는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

 자치주 주지사, 자치주 정부각료 및 자치주 집행부에 의해 자유롭게 임명되는 직책에 있는 

자, 도조례 또는 법률에 따라 해당 주의회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 자치기관의 구성원은 하원

의원에 선출될 수 없음.

다. 겸직금지(선거법 제6,155조)

 「1981년 11월 27일자 국왕령 제2917호」에 명시된 호적부(민사등기소)에 포함된 스페인 왕

족 구성원 및 그 배우자로 등록된 자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사원장, 감사원장 및 「헌법」 제131조제2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위원장

※ 「헌법」 제131조제2항

정부는 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예산과 노동조합, 기타 전문직 단체, 기업가단체 및 경제단체의 조언과 

협조에 따라 계획안을 작성한다.

 헌법재판소 판사, 사법부총평의회 위원, 국사원의 상근위원 및 감사원의 감사위원

 호민관 및 그 보조인

 검찰총장

 정부부처 및 정부부처급 기관의 차관, 차관보 및 국장. 특히 총리부속 국장, 총리비서실 소속 

국장

 외국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상주인 자격으로 임명된 공관장

 단독·합의부 판사 및 검사로 재직 중인 자

 직업군인, 예비군 및 국방·치안·경찰 구성원으로 재직 중인 자

 선거위원회위원장, 위원 및 사무총장

 자치주정부에 파견된 중앙정부 대표, 부대표 및 지역 관련 각종 권한을 부여받은 당국의 관계

자

 스페인 국영TV, 라디오방송국 및 소속 법인·단체의 사장

 전국을 대상으로 관할권을 가진 자치국영기관의 장, 이사 및 유사직책을 가진 공무원, 이 기관

들의 지방 파견 중앙정부 대표

 전국을 대상으로 관할권을 가진 사회보장관리 기관의 장 및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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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명부관리국의 장

 스페인 중앙은행의 총재 및 부총재, 국가채권기관·기타 공공채권 기관의 장 및 국장

 핵안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사무총장

 국가경쟁위원회장

 스페인 국영TV·라디오방송공사 이사회 구성원

 중앙정부 내각 또는 정부부처 및 비서실 구성원

 항만당국, 수로연합(Hydrographic Confederation), 유료고속도관리대행회사 및 기타 단체

의 대리인

 공공기관, 국가독점기관, 정부가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및 공공기금으로 

설립된 저축금고 이사장, 이사, 관리인, 총괄이사, 사장 또는 동등한 직책을 가진 자

 확정판결을 통해 불법으로 결정된 정당, 연합 또는 연맹 소속으로 당선된 하원의원과 상원의

원 및 확정판결을 통해 불법정당과 연관성이 있다고 결정된 선거인 단체 소속 당선자

※ 누구든지 동시에 상·하원의원이 될 수 없으며, 자치주의회의원 또한 동시에 될 수 없음.

7 스웨덴

가. 요 건(헌법 제3절 제4조)

 선거권이 있는 자

나. 겸직금지(헌법 제4절 제9조)

 의회의장이나 내각의 장관이 된 경우 의원으로서의 권한은 대리의원이 행사함.

※ 당선인이 결정되면 정당은 당선된 소속 의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해당 선거구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기준

으로 대리의원을 함께 선출함(선거법 제14절 제14조).

8 스위스

가. 요 건(헌법 제143조)

 선거권이 있는 자

나. 결격사유(헌법 제136,144조)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로 인해 행위능력이 결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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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후견 하에 있는 자

 하원의원, 상원의원, 연방정부의 공무원이나 연방대법원의 판사는 겸직할 수 없음.

9 캐나다

가. 요 건(선거법 제65조)18)19)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선거권자인 캐나다 시민

나. 결격사유(선거법 제65조)

 후보자등록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법 위반행위 또는 부패행위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 선거법 위반행위의 경우 5년간, 부패행위의 경우 7년간 피선거권 상실

 주(province)의회의원

 총독이 임명한 판사. 단, 국적법에 의하여 임명된 판사(citizenship judge)는 제외함.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

 선거관리청장, 선거사무원

 이전 선거의 후보자로서 보고서 제출연장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선거법」 제477조의59제1항

에 규정된 신고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자

18) Election Canada. ‘How to Become a Candidate.’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pol&document=index&dir=can/bck&lang=e (검색일 
2022.6.20.)

19) 캐나다 상원의원은 총독이 임명하는데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가. 요건(헌법 제23조): 해당 주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로, 주내에서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4,000캐나다달러 

상당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부동산과 동산을 합하여 4,000캐나다달러 상당의 순자산을 가진 30세 이상의 
시민
※ 부가적 기준: 정당의 후원, 이익집단이나 지역사회단체의 대표, 국가에 대한 현저한 공헌 여부 

나. 결격사유(헌법 제31조): 2번 연속 회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외국에 충성 맹세를 한 사람, 파산자, 반역죄 또는 
중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 재산 또는 거주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파산상태가 아니고, 해당 
주에 거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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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 주

가. 요 건(연방선거법 제163조)20)

 18세 이상의 호주연방 시민으로 의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 또는 선거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 자

※ 주 또는 준주(territory) 의회의원의 경우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으나 후보 등록 

전까지 사직하면 가능(연방선거법 제164조).

나. 결격사유(헌법 제44조)

 외국 정부에 충성하는 자

 12개월 이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

 파산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

 공무원이나 공적기금을 받는 자

 직업 군인

20) AEC. ‘Candidate information hub’
https://www.aec.gov.au/Elections/candidates/overview.htm (검색일 2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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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국가명

17세 북한, 동티모르

18세

한국, 알바니아, 안도라, 앙골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벨리즈,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

와나, 카보베르데, 캐나다, 중국, 코모로, 크로아티아, 쿠바, 덴마크, 에콰도르,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피

지,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헝가리, 아이슬란드, 케냐, 레소

토,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디브, 몰타,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몰도바,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

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르키예, 우간다, 영국 

20세 나우루

21세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칠레, 코스타리

카, 키프로스, 체코공화국, 도미니카, 에스토니아, 가봉, 감비아, 조지아,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아일랜

드, 이스라엘, 자메이카,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

리, 마셜제도, 멕시코, 나미비아, 니카라과, 니제르, 파나마, 폴란드,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

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솔로몬군도, 남수단, 수리남, 통

가, 투발루, 우크라이나, 탄자니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잠비아, 짐바브웨 

23세 카메룬, 지부티, 루마니아, 튀니지

25세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베냉, 부탄, 부룬디,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그리스, 아이티, 인도,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모리타니, 모나코,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세네갈, 

소말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예멘 

28세 이라크

30세 바레인,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미크로네시아, 나이지리아,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출처: IPU Parline. The IPU’s Open Data Platform. ‘Minimum age of eligibility.’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min_age_member_parl&structure=a
ny__lower_chamber#map (검색일 2022.3.30.)

<표 2-6> 각국의 피선거권 연령(하원의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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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나이

(Age)

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베
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쿡제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코트
디부아르,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스와티니,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
탄, 케냐, 키리바시, 북한,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제도, 모리타니,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니우에, 노르
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
나딘,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
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시민권

(Citizenship)

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
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미얀
마,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중국, 콜롬비
아,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쿡제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코트디부아르,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기
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기아나,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
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북한,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제도,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
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니우에,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푸아뉴
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네
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에스와티니,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트리니다드토바고, 토고, 통가,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튀르키예, 투발루, 우간다, 우크
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출생국

(Country of 

Birth)

안도라, 부룬디,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공화국, 에티오피아, 기니,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쿠웨이트, 말리, 멕시코, 모잠비크,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세인트키츠네비
스, 세인트루시아, 태국, 토고 

<표 2-7> 각국의 피선거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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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거주 
(Residence)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볼리비아, 보츠와나,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캐나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칠레, 코모로, 콩고공화국,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피지, 감비아, 조지아, 가나, 그레나다, 기니, 가이아
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라오스, 레소
토,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말리, 모리셔
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나우루,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우에, 노르웨이, 팔라우, 팔레스
타인,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루마니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산
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스리랑카, 수리남, 타지키
스탄,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부모의 
시민권 취득

(Citizenship of
Parents)

미얀마, 엘살바도르, 마셜제도, 오만, 세인트키츠네비스 

등록
(Registration)

한국,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바레인,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
질, 미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쿡제
도, 키프로스, 에콰도르,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피지, 조지아, 가나, 그리스, 과테말
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라크, 케냐, 레바논, 레소토,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리, 몰타,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모로코, 모잠비크, 나우루, 뉴질랜
드, 니우에,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포르투갈, 르완
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사모아, 산마리노, 세네갈,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위스,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잠비아, 짐바브웨 

민족 집단
(Nationality 

Group)
콩고공화국, 마셜제도 

최저 교육수준
(Minimum level 
of Education)

부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감비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
크, 케냐, 리비아,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소말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튀니지, 튀르키예, 
우간다  

최저 수준의 문해력
(Minimum level 

of Literacy)

바레인, 보츠와나, 브라질,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적
도기니, 인도네시아, 이란, 쿠웨이트, 레소토, 리비아, 말라위, 필리핀, 카타르, 세인트루시아, 시에
라리온, 싱가포르, 남수단, 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토고, 통가, 아랍에미리트, 예멘, 잠비아, 예멘 

기타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호주,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 쿡제도, 쿠바, 키프로
스, 코트디부와르,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스
와티니,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케냐, 키리바시, 북한,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이베리아, 마케도니아, 마다가
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제도,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네팔,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세르비아, 세이셸, 슬로
바키아, 소말리아, 남수단, 스페인, 수단, 수리남, 스웨덴, 시리아, 탄자니아, 태국, 통가, 트리니다
드토바고, 튀니지,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예멘, 잠비아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PC003 (검색일 20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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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연령 시민권 요건 국내거주 요건 기타 요건 근거규정

한 국 18세 시민권자 –
∙ 선거권이 없는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롤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은 출마 불가

공직선거법
제16조

영 국 18세 시민권자 –
∙ 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파

산자, 1년 이상 수감자, 유럽의회의
원 및 귀족, 성직자 등은 출마 불가

선거행정법
제17,18조

미 국
30세(상원) 
25세(하원)

시민권 
9년(상원) 
7년(하원)

해당 주에 거주 ∙ 의원 재직 중 공직 겸직 금지
연방헌법

제1조제2,3항

프랑스
24세(상원) 
18세(하원)

시민권자 -
∙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선거

비용제한액 초과 등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등은 출마 불가

선거법
제127,296조

독 일 18세 시민권자 –
∙ 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법

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선거권 또
는 공무담임권을 상실한 자는 출마 
불가

선거법 제15조

일 본
30세(참의원) 
25세(중의원)

시민권자 -

∙ 공직 재직 중 수뢰, 알선수뢰 등의 죄
로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자는 그 날로부터 
10년간 출마 불가 

공직선거법 
제10,11조

스페인 18세 시민권자 –

∙ 확정판결에 의해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반란죄․테러죄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통해 피
선거권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자는 출
마 불가

선거법 제6조

스웨덴 18세 시민권자 – -
헌법

제3절 제4조

스위스 18세 시민권자 –
∙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로 행위능력

이 결여된 자,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후견 하에 있는 자는 출마 불가

헌법 제143조

캐나다
30세(상원) 
18세(하원)

시민권자
상원의원의 경우 
해당 주에 거주

∙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법 위반행위 또
는 부패행위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 선거관리
청장 및 선거사무원 등은 출마 불가

선거법
제65조

호 주 18세 시민권자 – 
∙ 외국정부에 충성하는 자, 12개월 이상 

징역형 선고를 받은 자, 파산이나 파
산선고를 받은 자, 공무원이나 공적기
금을 받는 자, 직업 군인은 출마 불가

헌법 제44조
연방선거법
제163조

<표 2-8> OECD국가의 피선거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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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연령 시민권 요건 국내거주 요건 기타 요건 근거규정

오스트리아 18세 시민권자 –
∙ 고의 범죄로 6개월 이상의 징역형 또

는 1년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출마 

불가

헌법 

제26조제4항 

의회선거법 

제41조

벨기에 18세 시민권자
국내에 거소를 

가진 자 

∙ 민법상 정치적 권리 수행이 불가하다

고 판정된 자, 유죄판결로 정치적 권

리가 박탈된 자는 출마 불가

헌법 제64조

칠 레
35세(상원)

21세(하원)
시민권자

선거일 전까지 

선거구 내 

2년 이상 거주

∙ 선거권이 있는 자

∙ 중급(또는 이에 상응하는)교육을 받

은 자

헌법 

제48,50조

체 코
40세(상원)

21세(하원)
시민권자 – – 헌법 

제19조제1,2항

덴마크 18세 시민권자 –
∙ 선거권이 있는 자

∙ 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범죄(의회가 

판단)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의회

의원이 될 수 없음.

헌법 제30,33조

의회선거법 

제1조제4항

에스토니아 21세 시민권자 –
∙ 선거권이 있는 자

∙ 군 복무자 또는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인 자는 출마 불가

의회선거법 

제4조제4항

핀란드 18세 시민권자 – ∙ 후견인이 필요한 자는 출마 불가 헌법 제27조

그리스 25세 시민권자 – ∙ 선거권이 있는 자

∙ 법적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자

헌법 제55조

의회선거법 

제29조

헝가리 18세 시민권자 –
∙ 범죄, 지적장애를 이유로 법원 결정

에 의해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자

헌법 제23조

의회선거법 

제2조

아이슬란드 18세 시민권자
국내에 거소를 

가진 자

∙ 선거권이 있는자 

∙ 흠결 없는 평판을 가진 자(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

선거법

제3,6조

아일랜드 21세 시민권자 –
∙ 정신적 결함이 있는 자, 6개월을 초

과하는 징역형을 받거나 수감 중인 

자, 비면책 파산자는 출마 불가

헌법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선거법 제42조

이스라엘 21세

시민권자
(이중국적자는 

타국적을 

포기해야 함)

–
∙ 3개월 이상의 징역을 마치고 7년 이

상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대한 범죄

로 징역을 마치고 1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출마 불가

기본법(의회)

제6조제a항, 

제16A조

이탈리아
40세(상원)

25세(하원)
시민권자 – – 헌법 

제56,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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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연령 시민권 요건 국내거주 요건 기타 요건 근거규정

라트비아 21세 시민권자 –
∙ 후견인이 있는 자, 교도소 수감자, 특

정범죄자(고의적인 범죄, 심신미약으
로 인한 범죄)는 출마 불가

헌법 제4,5조

리투아니아 21세 시민권자
국내에 거소를 

가진 자

∙ 이중국적이 아닌 자
∙ 선거일 65일 전까지 선고된 형을 마

치지 않은 자, 법원에서 법적 무능력
자로 판정된 자는 출마 불가 

선거법
제10,11항

룩셈부르크 18세 시민권자
국내에 거소를 

가진 자

∙ 법원에 의해 유죄선고 받은 자,  수감
으로 인해 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은 
자, 후견인이 있는 자는 출마 불가

헌법 제52,53조
선거법 제127조

멕시코

25세(상원)
시민권자 

국내출생자
선거구 내 6개월 

이상 거주

최대 2회 연임 가능 헌법 
제55,58,59조

선거법
제10조제1항21세(하원) 최대 4회 연임 가능

네덜란드 18세 시민권자 – ∙ 선거권이 있는 자 헌법 제56조

뉴질랜드 18세 시민권자
국내에 최소 1년 

이상 거주
∙ 선거권자로 등록된 자 선거법 제47조

노르웨이 18세 시민권자 해당 선거구 거주

∙ 선거권이 있는 자는 선출될 권리와 
동시에 후보자 추천을 수락할 의무
가 있음(후보자 추천을 받은 자는 후
보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면제조
건을 두고 있음).

헌법 제61조
선거법 

제2‐1,3‐1,3‐2조

폴란드
30세(상원)
21세(하원)

시민권자 –
∙ 고의적인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자, 

법에 의해 선거권이 박탈된 자는 출
마 불가

헌법 제99조
선거법 제11조

포르투갈 18세 시민권자 - ∙ 선거권이 있는 자
의회선거법 
제1,4조

슬로바키아 21세 시민권자
국내에 거소를 

가진 자

∙ 선거권이 있는 자
∙ 수감 중인 자, 법적능력이 박탈된 자

는 출마 불가

헌법 
제74조제2항
선거법 제6조

슬로베니아 18세 시민권자 -

∙ 선거의 의미, 목적 및 효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자(후견인
이 있는 경우 법원이 개별적으로 결
정)는 출마 불가

의회선거법 
제7조

튀르키예

18세
※2018년 

헌법 개정으
로  25세에서 
18세로 변경

시민권자 -

∙ 초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자, 법적 
능력이 없는 자, 병역의무자, 공직이 
금지된 자, 1년 이상의 징역 및 중형
을 선고받은 자(과실죄 제외), 횡령·
부패·뇌물·절도·사기·위조·배임·사
기파산· 수·공적입찰 및 매수 조작·
국가기  누설·테러행위 가담 및 선
동‧조장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사면을 받았더라도 출마 불가 

헌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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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선거구와 의원정수

선거구는 전체 선거권자를 일정 단위의 선거인단으로 구분하는 표준으로 선거절차상 편의에 의한 지역단위를 
의미

이러한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5명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 3가지 유형이 있음.

각국의 선거구제는 대표제도(다수제, 비례대표제)와 함께 결정. 단순다수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하는 미국·영국·
캐나다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비례대표제를 많이 적용하는 유럽국가인 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스웨덴의 
경우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한 국가의 의원선출에 있어 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혼용하는 것처럼 선거구제도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각국의 의원정수도 역사적·정치적·문화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음.

참조 3-1 선거구제의 유형

유형 장점 단점

소선거구제
(1명 선출)

∙ 다수당이 나타나기 쉬움.
∙ 후보자 개인의 인물 파악이 쉬워 투표율이 비교

적 높음.
∙ 선거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어감.
∙ 같은 정당 내 후보자 난립이 적음.
∙ 선거공영, 재·보궐선거의 실시나 관리가 쉬움.

∙ 다수대표제로 낙선자의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당선자의 잉여표로 소수당에 불리

∙ 지방 명망가에게 유리하고 신진 인사의 진출 불리
∙ 선거구 획정 시 게리맨더링의 위협 높음.
∙ 선거간섭, 매수, 기타 부정 가능성 비교적 높음.

중선거구제
(2명 이상 
5명 미만 

선출)

∙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기반을 둔 인물 진출 
가능

∙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상대적 결점 완화

∙ 같은 정당 내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되는 폐해가 
우려

∙ 후보자가 많아 쉽게 알기 어려움.
∙ 선거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어감.
∙ 선거공영이나 재·보궐선거를 실시 곤란
∙ 경우에 따라 소·대선거구제의 단점만 나타날 

수 있음.

대선거구제
(5명 이상)

∙ 국민적 기반을 둔 전국적 인물이 당선되기 쉽
고, 선거권자의 후보자 선택범위가 넓어짐.

∙ 소수대표제로 사표가 감소
∙ 신진인사나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기 쉬움.
∙ 정당정치 발전과 선거과열 방지

∙ 소수대표제 결과 군소정당 출현으로 정국이 
불안정할 수 있음.

∙ 선거구역이 넓어 선거비용 많이 듦.
∙ 선거결과에 대한 무관심으로 투표율 저조
∙ 후보자 난립 및 같은 정당 내 후보자간 경쟁 과열
∙ 선거공영이나 재·보궐선거의 실시 및 선거관리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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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국

가. 상원의원(House of Lords)1)

 상원의원은 종신귀족, 세습귀족, 성공회 성직자로 구분되며, 의석수는 일정하지 않고, 하원의

회의 동의를 얻어 영국의 군주가 직접 임명함.

– 종신귀족(life peer): 정치·경제·사회·과학 등 각 분야에서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총리의 제청에 따라 여왕이 임명하며 지위가 후손에게 승계되지 않음.

– 세습귀족(hereditary peer):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등의 작위가 후손에게 승계되

는 귀족

 (2022.6.21. 기준) 종신귀족 654명, 세습귀족 89명, 성직자(bishops) 25명 등 총 768명으

로 구성

나. 하원의원(House of Commons)

 선 거 구: 650개(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 (2019.12.12. 총선 기준) England 533개, Wales 40개, Scotland 59개, Northern 

Ireland 18개

※ 2022년 총선에서는 선거구가 600개로 조정될 예정임.2)

 의원정수: (5년 임기) 650명(의회해산법 제4조)

※ 의회해산 시 조기 총선 가능

2 미 국

가. 상원의원(Senate)(연방헌법 제1조제3항, 수정헌법 제17조)

 선 거 구: (각 주의 숫자와 같은) 50개

1) UK Parliament. ‘Lords membership.’
- life peer: 「Appellate Jurisdiction Act, 1876」, 「Life Peerages Act, 1958」에 따라 구성
- hereditary peers: 정당, 단체, 의회에 의해 구성
https://members.parliament.uk/parties/Lords (검색일 2022.6.21.)

2) UK Parliament. ‘Parliamentary constituency.’
https://www.parliament.uk/about/how/elections-and-voting/constituencies/ (검색일 20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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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정수: (6년 임기) 100명

※ 각 주에 2명씩 총 100명의 상원의원이 있으며, 2년마다 1/3씩 개선하므로 각 주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상원의원을 선출(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나. 하원의원(House of Representatives)(연방헌법 제1조제2항)

 선 거 구: 435개(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의원정수: (2년 임기) 435명3)

※ 모든 주에 최소한 1명의 하원의원이 있어야 하며, 의원 수는 인구 3만 명당 1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헌법 제1조제2항제3호).

<표 3-1> 미국 하원의원 주별 의석수

주 명 의석수 주 명 의석수 주 명 의석수

알라바마 7 알래스카 1 애리조나 9

아칸소 4 캘리포니아 52 콜로라도 8

코네티컷 5 델라웨어 1 플로리다 28

조지아 14 하와이 2 아이다호 2

일리노이 17 인디애나 9 아이오와 4

켄자스 4 켄터키 6 루이지애나 6

메인 2 메릴랜드 8 메사추세츠 9

미시건 13 미네소타 8 미시시피 4

미주리 8 몬태나 2 네브래스카 3

네바다 4 뉴햄스피어 2 뉴저지 12

뉴멕시코 3 뉴욕 26 노스캐롤라이나 14

노스다코타 1 오하이오 15 오클라호마 5

오레곤 6 펜실베니아 17 로드아일랜드 2

사우스캐롤라이나 7 사우스다코타 1 테네시 9

텍사스 38 유타 4 버몬트 1

버지니아 11 워싱턴 10 웨스트버지니아 2

위스콘신 8 와이오밍 1 합  계 435

3) Ballotpedia.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Apportionment.’
https://ballotpedia.org/United_States_House_of_Representatives (검색일 20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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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가. 상원의원(Sénat)(간접선거)

 선 거 구: 26개 중대선거구(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와 18개 중선거구(다수대표제로 선출)

로 구성(선거법 제274~276조)

– 선거인단에 의해 6년 임기로 매 3년마다 1/2씩 선출 

※ 선거인단은 본토·해외영토·재외국민 별로 하원의원(국민의회의원), 광역의회의원(레종의회의원), 도

의회의원(데빠르망의원) 및 코뮌의회의원들로 구성

 의원정수: 348명(선거법 제274,279조, 별표 6)

– 프랑스 본토 326명, 해외영토 10명, 재외프랑스 선거구 12명으로 구성

– (2020.9.27. 선거기준) 172명 선출4)

나. 하원의원(Assemblée nationale)

 선 거 구: 577개(소선거구 절대다수대표제로 선출)(선거법 제125조, 별표 1)

– 프랑스 본토: 539개

– 해외영토(Collectivés d’outremer): 27개

– 재외프랑스(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11개

 의원정수: (5년 임기) 577명(선거법 제199조)

※ 2008.7.21. 제24차 헌법 개정을 통해 하원의원은 577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원의원도 348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헌법 제24조)

4 독 일

가. 상원의원(Bundesrat)

 의원정수: 69명

 16개 각 주의 주정부가 주정부의 각료 중 임명한 의원(주지사 포함)으로 구성되며, 주별 의원

정수는 3명 이상 6명 이내임(인구 200만 이상의 주는 4석, 600만 이상의 주는 5석, 700만 이상

의 주는 6석 배정).

4) SÉNAT. ‘The senatorial election.’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id/LEGITEXT000006070239/ (검색일 20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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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임기는 정해져있지 않고, 주정부의 임명에 따름.

<표 3-2> 독일 상원의원 주별 의석수5)

주 명 의석수 주 명 의석수

바덴-뷔르템베르크 6 니더작센 6

바이에른 6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6

베를린 4 라인란트-팔쯔 4

브란덴부르크 4 자르란트 3

브레멘 3 작  센 4

함부르크 3 작센-안할트 4

헤  센 5 슐레스비히-홀슈타인 4

메클렌부르크-포포먼 3 튀링엔 4

나. 하원의원(Bundestag)

 선 거 구: 299개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와 16개 중선거구(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로 선

출)로 구성

 의원정수: (4년 임기) 598명

– 지역구의원: 전국을 299개 소선거구로 나누어 299명 선출 

– 비례대표의원: 주(州)단위로 각 정당이 후보자명부를 제출해 299명 선출

 2021.9.26. 제20대 연방의회 선거 결과 초과의석 및 보정의석 발생으로 현재 의원 총정수는 

736명(598명+초과의석 34명+보정의석 104명)

※ 2020년 연방선거법 제1조제1항 개정에 따라 2024년 선거부터 지역구 의석이 280석으로 축소됨. 또한 

제55조에서 선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2023.6.30.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1.6.23. 연방하원의회는 개혁위원회 설치를 의결했고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함.6)

5) Bundesrat. ‘Zusammensetzung des Bundesrates(Composition of the Federal Council).’
https://www.bundesrat.de/DE/bundesrat/verteilung/verteilung-node.html;jsessionid=331ABB2513AFB
DA6720647D7D376EDE2.2_cid339 (검색일 2022.6.22.)

6) Facts about Germany. ‘Ch changes in electoral law.’
https://www.tatsachen-ueber-deutschland.de/en/politics-germany/changes-electoral-law (검색일 20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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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본

가. 참의원의원(参議院議員)(공직선거법 제4조)

 선 거 구: 148개 도도부현 구역 단위의 선거구(중대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와 전국 단일 

선거구(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로 구성

 의원정수: (6년 임기) 245명8)

– 지역구의원: 도도부현 단위의 148개 중선거구에서 2명에서 12명까지 총 148명 선출(3

년마다 의원정수의 1/2씩 개선(改選)되므로 한 선거구에서 1명~6명까지 총 74명을 선출)

– 비례대표의원: 전국을 단위로 하는 대선거구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100명 선출

(3년마다 의원정수의 1/2씩 개선(改選)되므로 1회 선거로 선출되는 비례대표의원은 50명)

※ 선거구는 도도부현 구역과 일치해야 하고, 참의원의원의 1/2 개선제도와 관련해 선거구별 의원정수

는 모두 짝수이며, 의원정수가 2명인 선거구는 실제 선거에서 1명(소선거구)이 선출됨.

7) The Federal Returning Officer. ‘Bundstag election 2021.’
https://www.bundeswahlleiter.de/en/bundestagswahlen/2021/ergebnisse/bund-99.html (검색일 2022.6.22.)

8) 2018.7.25. 공직선거법 제4조 개정으로 참의원 정수 변경, 제25회 참의원의원통상선거(2019.7.21.)부터 적용

<표 3-3> 독일 하원의원 주별 선거구수 및 의석수7)

(2021년 선거 기준)

주 명 선거구수
의석수

주 명 선거구수
의석수

지역구 비례대표 지역구 비례대표

바덴-뷔르템베르크 38 38 64 니더작센 30 30 43

바이에른 46 46 7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64 6 91

베를린 12 12 17 라인란트-팔쯔 15 15 21

브란덴부르크 10 10 15 자르란트 4 4 5

브레멘 2 2 3 작  센 16 16 22

함부르크 6 6 10 작센-안할트 9 9 9

헤  센 22 22 28 슐레스비히-홀슈타인 11 11 17

메클렌부르크-포포먼 6 6 10 튀링엔 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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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일본 참의원의원 도도부현별 의석수

나. 중의원의원(衆議院議員)(공직선거법 제4조)

 선 거 구: 289개 도도부현 단위(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와  전국을 11개로 나눈 선거

구(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로 구성

 의원정수: (4년 임기) 465명9)

– 지역구의원: 289개 소선거구에서 289명 선출

– 비례대표의원: 11개 대선거구에서 176명 선출

9) 2017.7.16. 공직선거법 제4조 개정으로 중의원 정수 변경, 제48회 중의원의원총선거(2017.10.22.)부터 적용

(공직선거법 제14조 및 별표3)

도도부현 의석수 도도부현 의석수 도도부현 의석수

홋카이도 6 이시카와현 2 히로시마현 4

아오모리현 2 후쿠이현 2 야마구치현 2

이와테현 2 야마나시현 2 토쿠시마현 및 고치현 2

미야기현 2 나가노현 2 카가와현 2

아키타현 2 기 후 현 2 에히메현 2

야마가타현 2 시즈오카현 4 후쿠오카현 6

후쿠시마현 2 아이치현 8 사 가 현 2

이바라키현 4 미 에 현 2 나가사키현 2

토치기현 2 시 가 현 2 쿠마모토현 2

군 마 현 2 쿄 토 부 4 오이타현 2

사이타마현 8 오사카부 8 미야자키현 2

치 바 현 6 효 고 현 6 카고시마현 2

토 쿄 도 12 나 라 현 2 오키나와현 2

카나가와현 8 와카야마현 2

합  계 148니가타현 2 톳토리현 및 시마네현 2

토야마현 2 오카야마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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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일본 중의원의원 도도부현별 의석수
(공직선거법 제13조, 별표 1)

도도부현 의석수 도도부현 의석수 도도부현 의석수

홋카이도 12 이시카와현 3 오카야마현 5

아오모리현 3 후쿠이현 2 히로시마현 7

이와테현 3 야마나시현 2 야마구치현 4

미야기현 6 나가노현 5 토쿠시마현 2

아키타현 3 기 후 현 5 카가와현 3

야마가타현 3 시즈오카현 8 에히메현 4

후쿠시마현 5 아이치현 15 코 치 현 2

이바라키현 7 미 에 현 4 후쿠오카현 11 

토치기현 5 시 가 현 4 사 가 현 2

군 마 현 5 쿄 토 부 6 나가사키현 4

사이타마현 15 오사카부 19 쿠마모토현 4

치 바 현 13 효 고 현 12 오이타현 3

토 쿄 도 25 나 라 현 3 미야자키현 3

카나가와현 18 와카야마현 3 카고시마현 4

니가타현 6 톳토리현 2 오키나와현 4

토야마현 3 시마네현 2 합  계 289

<표 3-6> 일본 중의원의원 비례대표선거구 및 의석수

(공직선거법 제13조, 별표 2)

선거구 의석수 선거구 의석수

훗카이도 8
토카이 
(기후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미에현)

21

토호쿠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13
긴키
(시가현, 교토현, 오사카현,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28

기타칸토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19
츄고쿠 
(톳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11

미나미칸토 
(치바현, 카나가와현, 야마나시현)

22
시코쿠 
(토쿠시마현, 카가와현, 에히메현, 코치현)

6

도쿄도 17
큐슈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쿠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카고시마현, 오키나와현)

20

호쿠리쿠신에츠 
(니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나가노현)

11 합  계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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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페인

가. 상원의원(Senado)(선거법 제165조)

 선 거 구: 59개(중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선출)

– 47개 도(provincias, Spanish provinces)와 3개 섬으로 구성

 의원정수: (4년 임기) 265명

– 이베리아 반도의 47개 도에서 각 4명 선출하고, 각 섬별로 3명 또는 1명 선출

– 세우타(Ceuta)와 멜리야(Melilla)10)는 독립된 선거구로 간주해 각 2명 선출

– 총 208명을 직접 선출하고, 17개 지방자치의회(comunidad autóoma)에서 57명을 간

접 선출

<표 3-7> 스페인 상원의원 지역별 의석수
(2019년 선거 기준)

지역 의석수 지역 의석수

이베리아 반도의 도(47개) 188 테네리페 3

마요르카 3 메노르카 1

이비사-포르멘테라 1 고메라 1

 푸에르테벤투라 1 란사로테 1

이에로 1 세우타 2

라 팔마 1 지방자치의회(17개) 57

멜리야 2
합  계 265

그란 카나리아 3

나. 하원의원(Congreso de los Diputados)(선거법 제162조)

 선 거 구: 50개 도를 중대선거구로 하고, 세우타와 멜리야는 소선거구로 함.

 의원정수: (4년 임기) 350명

– 단순다수대표제로 각 1명을 선출하는 세우타와 멜리야를 제외하고, 50개 각 도마다 최소 

2명 선출

– 248석을 인구비례로 50개 선거구에 배정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10) 세우타와 멜리야시는 스페인 도에 포함되지 않는 자치시(ciudad autónoma)로 모로코와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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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스페인 하원의원 지역별 의석수11)

(2019년 선거 기준)

지역 의석수 지역 의석수

안달루시아 61 바스크 18

아라곤 13 카나리아 15

아스투리아스 7 칸타브리아 5

발레아레스 8 카스티야이레온 31

카스티야라만차 21 마드리드 37

카탈루냐 48 멜리야 1

세우타 1 무르시아 10

에스트레마두라 10 나바라 5

갈리시아 23 발렌시아 32

라리오하 4 합  계 350

7 스웨덴

 선 거 구: 29개 대선거구와 전국 단일 선거구로 구성(선거법 제4절 제2조)

 의원정수: (4년 임기) 349명(기본법 제3장 제2,3조)

– 29개 선거구에서 고정의석(fixed constituency seats)으로 310명을 선출

–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조정의석(adjustment seats)으로 39명을 개방형 정당명부

식 비례대표제로 선출(기본법 제3장 제1,6조)

11) Elecciones anteriores. ‘General Elections November 10, 2019-Deputies for Autonomous Communities.’
https://www.historiaelectoral.com/e2020.html (검색일 2022.6.22.) 
Anders Norén. ‘Bienvenido a la web de Elecciones Generales 2019(Welcome to the General Elections 
2019 website).’
https://www.resultados.eleccionesgenerales19.es/Congreso/Total-nacional/0/es (검색일 20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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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스웨덴 선거구별 의석수12)

(2022년 선거 기준)

선거구 의석수 선거구 의석수

스톡홀롬 지역 29 고틀란드 지역 17

스톡홀름 주 40 베스트라예탈란드 서부 주 11

웁살라 주 12 베스트라예탈란드 북부 주 8

쇠데르만란드 주 9 베스트라예탈란드 남부 주 7

외스테르예틀란드 주 14 베스타라예탈란드 동부 주 8

옌세핑 주 11 베름란드 주 9

크로노베리 주 6 외레브로 주 9

칼마르 주 8 베스트만란드 주 8

고틀란드 주 2 달라르나 주 9

블레킹에 주 5 예블레보리 주 9

말뫼 지역 10 베스테르노를란다 주 8

스코네 서부 주 9 옘틀란드 주 4

스코네 남부 주 12 베스테르보텐 주 8

스코네 북부 및 동부 주 10 노르보텐 주 8

할란드 주 10 총 고정의석수 310

8 스위스

가. 상원의원(Conseil des Etats)(헌법 제145,150조)

 선 거 구: 20개 주는 중선거구와 6개 주는 소선거구로 구성

 의원정수: (4년 임기) 46명

– 20개 주에서 2명씩, 6개 주에서 1명씩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12) Statistics Sweden. ‘General elections, result.’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democracy/general-elections/ge
neral-elections-results/ (검색일 2022.6.22.) 

    Wikipedia. ‘National apportionment of MP seats in the Riksdag.’
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apportionment_of_MP_seats_in_the_Riksdag (검색일 20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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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원의원(Conseil National)(헌법 제145,149조)

 선거구: 26개의 주별로 각각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고,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인구수에 따라 

배정

 의원정수: (4년 임기) 200명

– 194명은 20개 선거구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6명은 소선거구에서 단순

다수대표제로 선출

<표 3-10> 스위스 하원의원 주별 의석수13)

(2019년 선거 기준)

주 명 의석수 주 명 의석수

취리히 35 아팔첸아우서로덴  1

베른 24 이팔첸이너로덴  1

루체른 9 장크트갈렌 12

우리  1 그라우뷘덴  5

슈비츠  4 아르가우 16

옵발덴  1 투르가우  6

니트발덴  1 티치노  8

글라루스  1 보 19

추크  3 발레  8

프리부르  7 뇌샤텔  4

졸로투른 6 제네바 12

바젤슈타트  5 쥐라  2

바젤란트  7
합  계 200

사프하우젠  2

13) The Federal Assembly. ‘Members of the National Council by Canton.’
https://www.parlament.ch/en/organe/national-council/members-national-council-by-canton (검색일 
20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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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캐나다

가. 상원의원(Senate of Canada)14) 

 선 거 구: 총리(Prime Minister)의 제청으로 총독(Governor General)이 임명

 의원정수: 105명(헌법 제21조)

※ 정년은 75세, 그 전에 사직·사망으로 결원이 생기면 총독이 임명

– 상원의원 정수는 인구와 비례하지 않는데 이는 인구대표성보다는 지역(주) 대표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고 상원은 하원을 보충(sober second thought)하는 기관이라는 의식이 

강함.

– 1867년 「헌법」에 의해 4개 주(온타리오, 퀘벡, 노바스코샤, 뉴브런스윅 주)의 대표로서 최초 

상원의원 72명이 임명된 이후 각 주의 상원의원 수가 계속 증가했고 1999년 누나붓 준

주의 상원의원 1명이 추가되면서 현재 총 105명임.

– 상원의회는 정부재정 지출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법안을 입법하거나 하원의회의 결정을 

형식상 인증하는 기관으로 실질적인 입법은 하원의회에서 이루어짐.

주 명 의석수 주 명 의석수

온타리오 24 뉴브런즈윅 10

퀘벡 24 뉴펀들랜드&라브라도르 6

브리티시콜럼비아 6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4

알베르타 6 유콘 1

마니토바 6 노스트웨스트 준주 1

새스캐추완 6 누나붓 준주 1

노바스코샤 10 합  계 105

<표 3-11> 캐나다 상원의원 주별 의석수

14) SENATE OF CANADA. ‘Senators.’
https://sencanada.ca/en/senators/ (검색일 2022.6.22.)   

    Wikipedia. ‘Senate of Canada.’
http://en.wikipedia.org/wiki/Senate_of_Canada (검색일 20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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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원의원(House of Commons)

 선 거 구: 342개(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의원정수: (5년 임기) 342명15)

<표 3-12> 캐나다 하원의원 주별 의석수16)

(2021년 선거 기준)

주 명 의석수 주 명 의석수

온타리오 122 뉴브런즈윅 10

퀘벡 77 뉴펀들랜드&라브라도르 7

브리티시콜럼비아 43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4

알베르타 37 유콘 1

마니토바 14 노스트웨스트 준주 1

새스캐추완 14 누나붓 준주 1

노바스코샤 11 합  계 342

10 호 주

가. 상원의원(Senate)(헌법 제7조)

 선 거 구: 6개의 대선거구와 2개의 중선거구로 구성

– 각 주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며, 6개 주(State)에서 12명씩, 2개 준주(Territory)에서 2명

씩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17)로 선출

 의원정수: (주의원은 6년, 준주의원은 3년) 76명

– 3년마다 절반씩 선출

나. 하원의원(House of Representatives)(헌법 제24,27,29조)

 선 거 구: 151개 소선거구에서 1명씩 선호투표제18)로 선출(연방선거법 제57조)

15) 1867년 「헌법」 제37조에서는 308명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16) Elections Canada. ‘House of Commons Seat Allocation by Province 2022 to 2032.’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res&dir=cir/red/allo&document=index&lang=e 
(검색일 2022.6.22.)

17) 당선인 결정방식은 제13장 당선인 <참조 13-5>, p.727 참조

18) 당선인 결정방식은 제13장 당선인 <참조 13-6>, p.7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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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정수: (3년 임기) 151명

※ 하원의석수 결정 방법(연방선거법 제46,48,50조)

– 선거 전에 선거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각 선거구 인구수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거법에 고정된 

숫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1984년 선거에서 기존 125명에서 148명으로 늘렸다가, 1993년 선거에서 147명으로 줄임. 1996

년 선거에서 148명으로 늘렸고, 2001년 선거부터 150명으로 함. 2019년 선거에서 151명으로 늘

림.19)

  ① 주와 준주를 대표하는 하원의석수는 인구기준수(population quota)에 의해 결정됨. 

   · 인구기준수는 준주를 제외한 6개 각 주의 전체 인구수를 주 상원의석수의 두 배로 나누어 결정함. 

   · 하원의석수는 각 주의 인구수를 인구기준수로 나누어 결정함.

  ② 타즈매니아 주의 하원의석수는 인구기준수에 따르면 3명이지만 헌법 제24조에 따라 6개 주에 

최소한 5명 이상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5석을 배정함.

<표 3-13> 호주 하원의원 주별 의석수20)

19) Wikipedia. ‘Australian House of Representatives.’ 
https://en.wikipedia.org/wiki/House_of_Representatives_(Australia) (검색일 2022.6.22.)

20) PARLIAMENT of AUSTRALIA. ‘Inforsheet 8-Elections fo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House_of_Representatives/Powers_practice_and_proced
ure/00_-_Infosheets/Infosheet_8_-_Elections_for_the_House_of_Representatives (검색일 2022.6.22.) 

    AEC. ‘State/territory entitlement to electoral division.’
https://www.aec.gov.au/Electorates/Redistributions/calculating-entitlements.htm (검색일 2022.6.22.)

(2019년 선거 기준)

주 또는 준주 의석수 주 또는 준주 의석수

뉴사우스웨일스 47 호주 수도 준주 3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10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15

빅토리아 39 노던 준주 2

태즈매니아 5
합  계 151

퀸즐랜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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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OECD국가의 의원 1명당 인구수
 (2022년 인구수 기준)

국가명 총인구수 의원수 의원 1명당 인구수

한 국 5,133만 명 300명 17만 명

아이슬란드 34만 명 63명 1만 명

룩셈부르크 64만 명 60명 1만 명

에스토니아 132만 명 101명 1만 명

라트비아 184만 명 100명 2만 명

리투아니아 266만 명 141명 2만 명

핀란드 555만 명 200명 3만 명

스웨덴 1,021만 명 349명 3만 명

덴마크 583만 명 179명 3만 명

노르웨이 551만 명 169명 3만 명

그리스 1,031만 명 300명 3만 명

슬로바키아 546만 명 150명 4만 명

뉴질랜드 489만 명 120명 4만 명

포르투갈 1,014만 명 230명 4만 명

헝가리 960만 명 199명 5만 명

이스라엘 892만 명 120명 7만 명

튀르키예 8,556만 명 600명 14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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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총인구수 상원의원 하원의원 총의원수
하원의원 기준
의원 1명당 

인구수

총 의원 기준
의원 1명당 

인구수

슬로베니아 207만 명 40명 90명 130명 2만 명 2만 명

아일랜드 502만 명 60명 160명 220명 3만 명 2만 명 

스위스 877만 명 46명 200명 246명 4만 명 4만 명

오스트리아 906만 명 61명 183명 244명 5만 명 4만 명

체 코 1,073만 명 81명 200명 281명 5만 명 4만 명

영 국 6,849만 명 800명 650명 1,450명 11만 명 5만 명

벨기에 1,166만 명 60명 150명 210명 8만 명 6만 명

폴란드 3,774만 명 100명 460명 560명 11만 명 7만 명

프랑스 6,558만 명 348명 577명 925명 14만 명 7만 명

스페인 4,671만 명 265명 350명 615명 14만 명 8만 명

네덜란드 1,721만 명 75명 150명 225명 11만 명 8만 명

캐나다 3,838만 명 105명 338명 443명 26만 명 9만 명

칠 레 1,925만 명 50명 155명 205명 5만 명 9만 명

이탈리아 6,026만 명 200명 400명 600명 10만 명 10만 명

호 주 2,606만 명 76명 151명 227명 17만 명 11만 명

독 일 8,388만 명 69명 598명 667명 14만 명 13만 명

일 본 1억 2,558만 명 248명 465명 707명 27만 명 18만 명

멕시코 1억 3,156만 명 128명 500명 628명 26만 명 21만 명

미 국 3억 3,480만 명 100명 435명 535명 77만 명 63만 명

출처: worldpopulation by country. 2022. 
http://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ies/ (검색일 2022.6.15.) 
New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statutory_members_number&struct
ure=any__lower_chamber#map (검색일 20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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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OECD국가의 지역구·비례대표의원 비율

 (2022년 의원수 기준)

국가명 총의원수
지역구
의원수

비례대표
의원수

총 정수 대비
비례대표의원 비율

비례대표의원 대비 
지역구 의원 

한 국 300명 253명 47명 15.67% 5.38:1

뉴질랜드 120명 72명 48명 40.00% 1.50:1

헝가리 199명 106명 93명 46.73% 1.14:1

리투아니아 141명 71명 70명 49.64% 1.01:1

덴마크 179명 4명 175명 97.77% 0.02:1

핀란드 200명 1명 199명 99.5% 0.005:1

스웨덴 349명 – 349명 100% –
에스토니아 101명 – 101명 100% –

그리스 300명 – 300명 100% –
아이슬란드 63명 – 63명 100% –
이스라엘 120명 – 120명 100% –
라트비아 100명 – 100명 100% –

룩셈부르크 60명 – 60명 100% –
노르웨이 169명 – 169명 100% –
포르투갈 230명 – 230명 100% –

슬로바키아 150명 – 150명 100% –
튀르키예 600명 – 600명 100% –

영 국 1,450명
상원 800명 임명 – –
하원 650명 650명 – – –

미 국 535명
상원 100명 100명 – – –
하원 435명 435명 – – –

프랑스 925명
상원 348명 간선 – – –
하원 577명 577명 – – –

캐나다 443명
상원 105명 임명 – – –
하원 338명 338명 – – –

멕시코 628명
상원 128명 96명 32명 25% 3:1

하원 500명 300명 200명 40%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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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총의원수
지역구
의원수

비례대표
의원수

총 정수 대비
비례대표의원 비율

비례대표의원 대비 
지역구 의원 

일 본 713명
참의원 248명 148명 100명 40.32% 1.48:1

중의원 465명 289명 176명 37.85% 1.64:1

독 일 667명

상원 69명 간선 – -

하원
(법정)

736명
(598명)

299명
437명
(299명)

59.38%
(50%)

0.68:1
(1:1)

이탈리아 951명
상원

321명
(직권1임명5)

116명 199명 61.99% 0.58:1

하원 630명 232명 398명 63.17% 0.58:1

스위스 246명
상원 46명 42명 4명 – –
하원 200명 6명 194명 97% 0.03:1

스페인 615명
상원 265명 208명 57명(간선) – –
하원 350명 2명 348명 99.43% 0.006:1

슬로베니아 130명
상원 40명 간선 – –
하원 90명 2명 88명 97.78% 0.02:1

호 주 227명
상원 76명 – 76명 100% –
하원 151명 151명 – – –

오스트리아 244명
상원 61명 - 61명(간선) – –
하원 183명 – 183명 100% –

벨기에 210명
상원 60명 간선 – –
하원 150명 – 150명 100% –

칠 레 205명
상원 50명 – 50명 100% –
하원 155명 – 155명 100% –

체 코 281명
상원 81명 81명 – – –
하원 200명 – 200명 100% –

아일랜드 218명

상원 60명 – 60명(간선) – –
하원
(법정)

160명
(158명)

– 160명
(158명)

100% –

네덜란드 225명
상원 75명 – 75명(간선) – –
하원 150명 – 150명 100% –

폴란드 560명
상원 100명 100명 – – –
하원 460명 – 460명 100% –

출처: IFES. Election Guide. 
http://www.electionguide.org/elections// (검색일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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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거구획정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본 단위로서 선거구(voting district, constituency)가 필요한데, 이 선거구를 획정
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함.

행정구역, 인구수, 생활구역, 교통, 지세 등과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선거구획정의 원칙으로 각 지역별 선거권자 수와 당선자 수가 균등하도록(투표가치의 평등, 1vote-1value)

하고, 특정 정파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공평성(Gerrymandering의 금지21))이 요구
선거구획정 방법은 

– 선거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경우(미국, 캐나다, 스위스)
–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선거구의 배정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경우(스페인, 스웨덴)으로 나눠볼 수 

있음.
선거구획정기관은 

– 개별 법률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 독립적인 선거위원회 안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호주)
– 별도의 획정기구 없이 선거법에 규정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1 영 국

가. 선거구획정

 ｢선거구획정법(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에 의해 잉글랜드·웨일즈·스코틀랜

드·북아일랜드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함.22)

 선거구획정기준에 따라 5년마다 선거구획정안을 내무부에 보고하고, 내무부가 의회에 제출하

며, 상·하원의 의결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함.

나. 선거구획정위원회(Boundary Commission)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특정 행정부처에 소속되지 않으며, 정부나 의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21) 특정 정당이나 이익집단에 유리하도록 선거구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E.게리가 
상원선거법을 개정해 본인이 속한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음. 그 모양이 샐러맨더(salamander: 도룡
뇽)와 비슷해 샐러 대신에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라고 한데서 유래함.

22) 1949년 ｢하원의석재배정법[House of Commons(Retribution of Seats) Acts]｣에 의해 잉글랜드 · 웨일즈 · 스코틀
랜드 · 북아일랜드에 상설기관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설치함.
｢하원의석재배정법｣은 1958년, 1979년에 두 번 개정이 있었고, 1986년 ｢선거구획정법(Parliamentary Constitu- 
encies Act, 1986)｣ 제정으로 폐지됨. 이후 1986년 선거구획정법은 2000년도에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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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당파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됨.

 구 성(선거구획정법 부칙 1.)

– 하원의장이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해당 지역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판사 중

에서 법관 1명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함.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관계 장관23)이 임명하는 2명의 위원 등 총 4명으로 구성

– 하원의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며, 회의는 부위원장이 주재함.

– 위원은 각 정당간의 협의로 의원이 아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

다. 선거구획정 기준(선거구획정법 부칙 2.)

 군(county)과 구(borough)에(스코틀랜드의 경우 county와 burgh) 선거구를 설치하며, 해당 

선거구의 평균선거권자 수를 기준으로 함.

 평균선거권자 수(electorate quota)는 전체 선거권자 수를 선거구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선거구당 선거권자 수가 95% 미만이거나 105%를 초과해서는 안 됨.

– 다만, 인구수가 적은 도서지역 선거구인 Isle of Wight, Orkney, Shetland, Na 

h-Eileanan an Iar는 평균선거권자수 편차기준의 예외로 함.

– 북아일랜드의 경우 전체 선거권자 수가 아닌 북아일랜드 선거권자수를 기준으로 함. 

 선거구의 면적은 13,000 평방 킬로미터(km²) 이내여야 함.

– 다만, 선거구의 크기가 1,200km²를 초과할 경우 95% 미만 평균선거권자 수 적용의 

예외로 함.

 선거구의 크기, 모양, 접근성 등 지정학적 고려를 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경계 및 현행 선거구

의 경계, 선거구 변경 시 불편함 등을 고려해야 함.

라. 선거구획정 절차(선거구획정법 제3,4조)24)

 선거구획정위원회는 5년마다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선거구획정위원회법(Boundary Commissions Act, 1992)｣에서 선거구획정을 8~12년 사이에 실시

하도록 했으나, ｢투표제도와 선거구법｣ 제10조제3항에서 5년 주기로 축소함.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하면 2차에 걸쳐 공청회를 실시함(선거구획정법 제5조).

 공청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종 획정안을 하원의장에게 제출함(내무부에 사

본 제출). 

 의회(상·하원)는 수정 없이 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

※ 실제 의회에서 부결된 선례는 없음.

23)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장관을 의미하는데 잉글랜드는 내무장관, 스코틀랜드 · 북아일랜드 및 웨일즈의 경우 담당 장관 

24) Wikipedia. ‘Boundary commissions(United Kingdom).’ 
    https://en.wikipedia.org/wiki/Boundary_commissions_(United_Kingdom) (검색일 202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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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근 선거구획정 과정

 1982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정기보고서에 따라 총 의원정수가 635명에서 650명으로 늘어 

1983년 6월 총선거부터 적용됐으며, 1992년 선거에서는 651명으로 증원, 2005년 선거에

서 646명으로 감원. 2005년 이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잉글랜드 의석수가 4석 

증가해 2010년 선거 총 의석수는 650석에 달함.25) 

2018년 선거구 수를 600개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2020년 3월 

정부가 감축 취소를 발표함(EU탈퇴에 따른 의회의원의 업무가중을 이유로).26)

 2023년 검토는 2021년 1월에 시작해 2023년 7월 1일에 마칠 예정이며, 해당 지역에 등록

된 유권자 수 비율에 따라 의석이 조정될 예정임.

– 선거구는 ‘electoral quota(선거구 내 평균 유선거권자 수)‘ 5% 이내에서 조정되어야 함.

※ 5% 적용 예외 지역: Orkney and Shetland, Na h-Eileanan an Iar, Ynys Môn, isle of Wight

– 잉글랜드 543(+10), 스코틀랜드 57(-2), 웨일즈 32(-8), 북아일랜드 18(0)

2 미 국

가. 개 요

 1911년 435석으로 의석수를 확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의석수 변동 없음.

 주별 1석씩 할당되는 의석을 제외한 385석을 대상으로 10년 마다 조사하는 인구변동 결과를 

반영해 각 주의 연방 하원의석을 재할당 함.

※ 가장 최근의 인구조사는 2020년에 실시됐으며 2000년 기준 선거구당 평균인구수 646,952명27), 

2010년 선거구당 평균인구수는 710,767명,28) 2020.4.1. 제24차 인구조사의 결과 선거구당 평균인

구수는 761,169명29)임.

25) UK Parliament. House of Commons Library. 2010.7.28. ‘Parliamentary Constituency Boundaries: the 
Fifth Periodical Review.’ p.11.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SN03222 (검색일 2022.6.21.)

26) UK. Parliament. 2022.2.8. ‘Constituency boundary reviews and the number of MPs.’ p.8,9.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sn05929/ (검색일 2022.6.21.)

27) Wikipedia. ‘List of United States congressional districts.’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United_States_congressional_districts (검색일 2022.6.23)

28) Midium. ‘This Week in Political Wonkery-June 5, 2018, Edition.’
https://medium.com/@michaelbaharaeen/this-week-in-political-wonkery-june-5-2018-edition-fed
559bacb0a (검색일 2022.6.23)

2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pportionment and Redistricting Process for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5951 (검색일 202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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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미국 2020년 인구조사 결과 선거구 재조정 현황30)

나. 선거구획정 기준31)

 1표 등가의 원칙(one person one vote)에 의한 선거구획정(헌법 제1장제2조제3항)

– 연방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따라 할당되며, 인구 3만 명 당 1명을 배정하되 각 

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의원이 있어야 함.  

※ 이 조항은 선거구획정 시 ‘어느 주에서나 각 선거구간의 인구수는 비등해야한다’의 형태로 나타남.

 많은 주가 채택하고 있는 전통적인 기준은 조 성(Compactness), 인접성(Contiguity), 행정

구역, 이익공동체, 이전 구역 존중 등을 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직자·후보자·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획정 금지, 정파적 결과(선거결과, 현직자 거주

지, 정당 등록 등) 사용 금지, 경쟁성, 당파성 보장을 들고 있음.

 각 주는 위 요소들 중 각 주의 실정에 맞게 선택해 운영하고 있음.

30) Unted States Census. ‘2020 Census Apportionment Results.’
https://www.census.gov/data/tables/2020/dec/2020-apportionment-data.html (검색일 2022.6.23.)

31) NCSL. 2021.7.16. ‘Redistricting Criteria.’
http://www.ncsl.org/research/redistricting/redistricting-criteria.aspx (검색일 202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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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3-2 미국 콜로라도 주의 선거구획정 기준(콜로라도 주 헌법 제46~48조)31)

∙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차가 5%를 초과해서는 안 됨.32)

33)

∙ 선거구의 인구는 가급적 집되어 있어야 하고, 선거구는 인접한 지역으로 전체의 경계선은 가급적 짧아야 함.

∙ 선거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선거구에 속하도록 해서는 안 됨.

∙ 하나 이상의 선거구로 관할지역이 쪼개지는 시 또는 읍의 숫자는 가급적 최소로 줄여야 함.

∙ 주 헌법에 따라 선거구간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인구평등이 정당화 될수 있도록 하며, 각 선거구는 연속되어야 

하고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연방 1965년 ｢투표권법｣ 준수

∙ 어떤 선거구 안에서 정치적 세부 단위인 카운티, 도시 및 마을의 변경, 조정이 있다면 어떤 특별한 요소에 

치중 없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되어야 함.

∙ 인종, 문화, 경제, 무역 지역, 지리적, 인구통계 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고려함.

∙ 각 선거구의 조 성, 완결성, 인접성을 고려하고 기존의 선거구 (중단)경계의 변경을 최소화함.

다. 선거구획정 절차34)

 매 10년 단위로 3월에 인구조사를 시작한 후 9개월 이내에 실시한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연방회의에서 연방법과 공식(선거구당 전국 평균 인구수를 산출하고, 인구변동에 따라 주별 재할당)

에 따라 주별 의석수를 배정해 회의 1주일 후에 하원사무처장에게 송부 함.

 또한 인구조사국은 1년 이내에 각 주에 조사결과를 송부해 각 주의 위원회, 독립위원회는 

청문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인구 이동 등을 고려하여 주별로 선거구를 획정함.

 일반적으로는 10년마다 인구조사에 따라 재획정되지만, 일부 주의 경우는 언제든지 재획정 

할 수 있음(5년 후, 반복해서). 다만, 10년 단위 이전에는 재획정 금지 규정과 특정 상황의 

경우에 한해 다시 정하는 규정을 가진 주도 있음.

 선거구획정 기한은 주별로 각각 다름. 

32) Ballotpedia. ‘Article V. Colorado Constitution.’ Section 46~48.
https://ballotpedia.org/Article_V,_Colorado_Constitution (검색일 2022.6.23.)

33) 모든 주와 마찬가지로 콜로라도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입법상 기준을 위해 더 큰 선거구와 가장 
작은 선거구 사이에서 최대 5% 편차를 두며, 연방의회 선거구의 경우 더 엄격해 인구수의 차를 1%의 범위에서 인정, 
반면에 주 및 지방의회 선거구 경우 다소 융통성이 있는 인구수 차이를 10%로 보고 있으나 그 이상인 경우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함. 단, 각 주별 운영기준은 다소 다르나 콜로라도․아이오와 주가 5% 범위이며, 몬테나 주는 6%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음.
Loyola Law School. ‘All About Redistricting.’
http://redistricting.lls.edu/states-CO.php (검색일 2022.6.23.)

34) Brennan Center For justice. ‘A Citizen’s Guide To Redistricting - III. When Are The Lines Redrawn?’
https://www.brennancenter.org/sites/default/files/legacy/CGR%20Reprint%20Single%20Page.pdf (검
색일 201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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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 선거관리담당기구(주별로 다양)는 다시 주별 선거구당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기존의 

선거구를 재획정

 각 주에 배정된 하원의원 정수에 관한 선거구획정은 주의 권한에 속하며 주법에 따라 주내에

서 전통적으로 주의회가 선거구를 획정해왔으나, 별도의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는 주

도 있음.

35) Loyola Law School. ‘All About Redistricting - Who draws the lines.’
http://redistricting.lls.edu/who-fed10.php (검색일 2022.6.23.)

<표 3-16> 미국 주별 선거구획정 기관35)

주의회(27)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햄프셔,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오리건, 펜실베니

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 대부분의 주에서 주의회가 주 선거구(state legislative districts)와 의회 선거구(congressional 

districts) 재획정 과정을 관리함.

자문위원회(3)
아이오와, 메인, 유타

– 초안 작성 단계부터 의회에 자문하고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줌.

지원위원회
(대체)(3)

코네티컷, 인디애나, 오하이오

– 자문위원회는 의회 의결 전에 영향을 주고 그 이후는 지원위원회에서 추진

– 획정안이 지체될 때, 주지사, 국무장관, 위원 등이 지원위원회 역할 수행함.

정치위원회(3)
하와이, 뉴저지, 버지니아

– 선출직 공무원, 정당·의회·주지사·연방법원장이 추천·지명하는 위원

독립위원회(8)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라라도, 아이다호, 미시건, 몬태나, 뉴욕, 워싱턴

–  공무원이나 의원은 아니며, 위원은 특정기간 동안 해당 선거구 출마금지

-
알래스카, 델라웨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와이오밍은 주는 1명의 연방하원의회의원을 

선출하는 하나의 선거구라 선거구획정이 필요 없음.

※ 주의회가 선거구획정을 통해 중앙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회 장악은 미국 정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음. 이는 주의회의원 선거에 각 정당이 막대한 정치자금을 투입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함.

※ 대부분 주에서는 주의회 및 의회 선거구에 대한 조정권을 가지고 있음. 특히, 37개 주 의회는 자체선거구에 대한 
기본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42개 의회는 주 내에서 각 의회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기본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단 
하나의 의회를 가지고 있는 5개 주 포함). 또한 주지사의 거부권에 따라 각 입법부에서 과반수 득표로 정규 법안과 
마찬가지로 결정함. 코네티컷과 메인 주는 재획정 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각 주 3분의 2이상의 절대다수가 필요하고, 
코네티컷, 플로리다, 메릴랜드,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없이 공동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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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판례36)

 주 헌법 및 주에서는 인구 동등성, 인종 차별뿐만 아니라 접성, 인접성, 정치적 동질성 그리

고 지역적 공동 이익을 중요한 기준으로 함.

 선거구획정은 의회에서 정치 세력 간의 협상 결과에 맡기고 있으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원이 개입하고 있음.

참조 3-3 미국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판례

∙ 1962년 Baker v. Carr 판결(369 U.S. 186, 1962)에서 연방대법원은 선거구획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깨고 “불평등한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구획정은 연방헌법 제14조 수정조항에 위배된다.”고 판시

∙ 1964년 Wesberry v. Sanders 판결(376 U.S. 1, 1964)에서는 조지아 주내 연방하원의 최대와 최소 인구

편차가 3 : 1을 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으며, 선거권자 1인의 투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다른 

선거권자의 표만큼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1표 등가의 원칙을 확인

∙ 1973년 White v. Weiser 판결(412 U.S. 783, 1973)에서는 인구비례 1.1 : 1의 텍사스 주의 선거구획정

에 대해 위헌판결이 났고, 각 주는 1.1 : 1 미만의 기준에 입각해 선거구를 획정

∙ 1983년 Karcher v. Daggett 판결(462 U.S. 725, 1983)에서는 1980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뉴저지 

주에 14석의 연방하원의석이 재배정되자 뉴저지 주는 선거구당 평균인구수 526,059명, 최대 인구수 

527,472명, 최소 인구수 523,798명으로 평균 0.6984%의 인구편차로 선거구를 획정하였으나, 시민단체

가 선거구획정의 타당성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연방대법원은 인구의 동등성을 위배한 이유로 위헌으

로 판시

∙ 1997년 Abrams v. Johnson 판결(65 U.S.L.W. 4478, 1997)에서는 인구편차를 0.35% 초과한 연방하원 

선거구획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결

3 프랑스

가. 개 요

 「헌법」 제25,61조 및 선거법에 따라 비상설 독립적인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조정위원회(la 

Commission de contrôle des opérations de découpage)에서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의견

을 제시함.37)

36) Wikipedia. ‘Redistricting in the United States.’
https://en.wikipedia.org/wiki/Redistricting_in_the_United_States (검색일 2022.6.23.)

37) 2007.7.21. 제24차 헌법개정으로 헌법 제25조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독립위원회가 하원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 조정 또는 상 · 하 양원 의원의 의석분포 조정에 관한 정부의 법률 초안 및 발의안에 대한 공식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시행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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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1명을 임명함.

– 국사원, 대법원, 회계감사원에서 각 1명을 선출함.

 현재 적용되고 있는 프랑스 선거구 획정은 2010년에 재획정된 것임.38)

 현행 선거구는 헌법평의회의 코뮌의 일체성 확보에 대한 우선 판결에 따라 획정된 것이므로 

대다수의 코뮌이 분할되지 아니하여 도의 선거구당 평균인구수의 편차는 상하 20%이내 원칙

에 대한 예외를 초래했음.

나. 선거구획정 원칙(조직법에 선거구획정 위임)

 1986년 7월에 공포된 ｢소선거구법｣ 제2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절차에 따라 정부가 소

선거구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정부가 ｢조직법규(ordonnance)｣로 선거구획정을 하도록 

함.

 각 도나 뉴칼레도니아 및 프랑스령 칼레도니아에 설치할 선거구 수는 종전의 도별 정수와 

같게 함.

 본토에서 원거리에 있는 섬이나 행정구역의 중심지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구역에 있는 도를 

제외하고 선거구는 연속된 지역으로 구성

 파리, 리용, 마르세유의 선거구와 지리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한 코뮌 또는 인구 4만 이상의 

코뮌이 소속된 도의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선거구획정에서 코뮌의 구역을 존중

 인구편차는 선거구획정의 지표이며, 선거구의 인구수와 해당 도의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  

의 편차는 20% 이내여야 함.

 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선거구획정시에는 각 지역 최고회의의 의견을 청취해

야 함.

 선거구획정조직법규안은 국사원(최고행정재판소: Conseil d’Etat)에 회부되기 전에 다음 6명

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야 함.

– 국사원의 위원 2명

– 파기원(대법원: cour de cassation)의 법관 2명

– 회계검사원의 수석위원 2명

38) CAIRN.INFO. ‘Le découpage électoral des circonscriptions législatives : le parlement hors jeu?(The 
electoral division of legislative constituencies: parliament out of the game?)’
https://www.cairn.info/revue-pouvoirs-2013-3-page-117.htm# (검색일 2022.6.23.)

    Wikipedia. ‘2010 redistricting of French legislative constituencies.’
    https://en.wikipedia.org/wiki/2010_redistricting_of_French_legislative_constituencies (검색일 202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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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거구획정 절차

 헌법위원회가 선거구획정 지침을 마련하고, 내무부가 획정실무를 담당해 획정안을 마련함.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국사원의 자문을 거침.

 내각회의에 획정안을 제출하고, 의회에서 행정명령을 인준하면, 헌법위원회에서 법령을 공포함.

 선거구획정 주기는 비정기적인데 선거구획정 후 2번의 국세조사를 거치고 인구변동에 따라 

선거구를 재획정

라. 소선거구법안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합헌성 심사

 소선거구법안에 대한 합헌성 심사신청에 대하여 헌법위원회는 1986년 7월 2일 전체를 합헌으

로 인정하고, 제5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보한다는 판결을 내림.39)

– 선거구획정 시 코뮌을 분할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하여 지역이 연속되지 아니한 코뮌 

또는 인구 4만인 이상의 코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도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의 편차가 20%에 달하는 경우의 선거구획정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구체적인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허용

– 어떠한 선거구도 자의적으로 선거구획정을 할 수 없음.

4 독 일

가. 개 요 

 「연방선거법」 제3조에 상설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그 임무 및 분할원칙을 규정

 하원의원의 선거구는 「연방선거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지에 규정

나. 선거구획정위원회(연방선거법 제3조제2항)

 선거구별 인구수 변동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는 상설 합의제 기관

 구 성

– 연방대통령이 임명하는 7명(연방통계청장, 연방행정법원 판사 각 1명과 기타 5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39) 이 판결은 선거구 인구의 단순 균일화의 원칙보다는 도의회의원의 선거구단위인 시· 읍· 면 코뮌의 일체성을 확보하는 
원칙의 방향을 중시하는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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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는데 통상적으로 연방통계청장

이 역임

 직 무

– 선거구역 내 인구수 변동을 조사하고, 선거구 분할이 필요한 지 여부 및 필요하다면 그 

변경내용을 연방내무부장관에게 보고

– 인구변동 외에 행정구역변경 등의 사유에 의하여 선거구 분할 변경을 제안할 수 있음.

다. 선거구획정 기준(연방선거법 제3조제1항)

 각 주의 경계선은 유지되어야 함.

 각 주의 선거구 수는 가능한 한 인구비율과 일치해야 함. 

– 선거구의 수는 「연방선거법」 제6조제2항제2문부터 제7문에 따라 의석배분을 위하여 주

(州) 후보자명부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산정 절차를 통해 조사됨.

 한 선거구의 인구수는 전체선거구의 평균인구수와 비교하여 상하편차가 100분의 15를 넘거

나 미달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선거구 인구수와 평균선거구 인구수의 격차가 100분의 2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져야 함.

 선거구는 상호 연관된 지역으로 구성되어야 함.

 선거구획정 시 가능한 한 게마인데(Gemeinde, 읍･ 면･ 동), 크라이스(Kreis, 구･ 시 ･ 군), 크라

이스 프라이어 슈타트(Kreisfreier Stadt, 특별소도시)의 경계는 가능한 한 유지되어야 함. 

 인구수 산정에 외국인 수는 고려되지 않음(｢체류에 관한 법률(Aufenthaltsgesetz)｣ 제2조제1항).

라. 선거구획정 절차(연방선거법 제3조제4항)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하원의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15개월 이내에 인구의 변동사항과 선거구

재획정 필요 여부에 대해 연방내무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

 연방내무장관은 이 보고서를 즉시 하원의회에 제출하고 연방관보에 공표

 연방내무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보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이 보고서는 선거구 경계변경에 관한 입법 심의에 기반이 됨.

※ 연방내무장관은 보고서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에 대해 법률안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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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본

가. 선거구획정심의회

 1994년 중의원의원선거 선거제도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중의원의원선

거구획정심의회설치법(이하 ‘획정법’이라고 함)｣을 제정

– 내각부 산하에 상설기관으로 설치되어 이 심의회에서 선거구획정을 담당함(획정법 제1조).

※ 참의원의원의 경우 선거구가 도도부현 단위로 획정되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심의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회의원이 아닌 자로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

며, 임기는 5년으로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함(획정법 제6,7조).

 (정기권고)심의회는 10년마다 실시되는 국세조사 결과에 의한 인구가 처음 관보에 공시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선거구 재획정 권고를 총리에게 제출해야 함(획정법 제4조).

※ 각 선거구의 인구가 현저히 불균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권고 가능(수시권고)

 총리는 심의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때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획정안을 토대로 법률형식

으로 선거구를 획정함.

나. 선거구획정 기준(획정법 제3조)

 각 선거구의 인구 균형을 고려하되 최소 및 최대 선거구의 인구 격차를 2배 이하로 함.

 시·구·정·촌, 군의 구역을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음.

 하나의 선거구가 다른 선거구에 의해 분리될 수 없음.

 행정구역, 지세, 교통, 역사적 연혁 및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다. 선거구획정 절차

 선거구획정 법정주의로 소선거구 및 비례대표선거구를 별표로 정함(공직선거법 제13조).

 선거구획정 기준 및 변경

– 중의원 소선거구 의석 289석을 먼저 47개 도도부현에 1석씩을 할당하고, 나머지 242석

을 인구비례로 할당

– 인구수 2배 이하 기준은 

∙ 하한선 기준: 해당연도 1석당 평균인구수(총인구수/의석수)의 2/3

∙ 상한선 기준: 해당연도 1석당 평균인구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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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는 구·시(특별구 및 오사카시·쿄토시 등 지정도시의 구를 포함) 및 훗카이도의 지청의 

소관구역을 중심으로 정함.

– 행정구역 등의 변경이 있더라도 소선거구는 종전의 구역에 의함.

– 2 이상에 걸쳐 시정촌이 폐치되더라도 공직선거법 별표 1이 개정되기까지는 중의원의원 

비례대표선거구는 종전에 의함.

라. 선거구의 선거기간 중의 특례(공직선거법 제15조의2)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및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부터 선거

일까지 2 이상의 선거구에 걸쳐 시정촌의 경계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선거구는 해당 선거에 

있어서는 변경하지 않음.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부터 선거일까지 도도부현의 경계변경이 있더

라도 해당 선거구는 해당 선거에 있어서는 변경하지 않음.

마. 선거구의 변경과 현직자의 지위(공직선거법 제16조)

 현재 중의원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은 행정구역 기타 구역 변경에 의하여 선거구의 변경

이 있더라도 그 직을 상실하지 않음.

6 스페인

 행정구역상 50개의 도(provincias, Spanish provinces)가 각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고 있

어 선거구획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선거 때 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조정함.

※ 50개의 도는 인구수에 관계 없이 지역대표성의 측면에서 동등하게 최소한의 의석을 배정받고 있음.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 선거를 위해 각 도는 한 개의 선거구를 구성함(선거법 제161조제1항).

– 세우타와 멜리야는 각각 독립 선거구로 간주됨.

– 예외적으로 마요르카, 메노르카, 이비사-포르멘테라, 그란 카나리아 , 푸에르테벤투라, 란

사로테, 테네리페, 이에로, 고메라 및 라 팔마 섬은 상원선거에 있어 독립 선거구로 봄(선

거법 제161조제2항).

 의석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인구 규모에 비례해 배정

– 이베리아 반도 및 도서지역 총인구를 248로 나누어 배정기준을 정하고,

– 각 도의 인구를 배정기준으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는 절삭하고 나온 정수만큼의 의석수를 

배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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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하원의원 의석은 백분율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도에 배정

– 선거소집령에 각 선거구마다 선출해야 할 의석수를 밝힘.

7 스웨덴

가. 개요

 의회의원 선거구는 선거법 제4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음.

 임기 4년마다 선거구의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구별 의석수를 조정함(기본법 제3절 제6조). 

나. 의석수 조정 기준

 중앙선거청은 총선이 열리는 해 늦어도 4월 30일까지 각 선거구의 의석수를 결정함(선거법 

제4절 제3조).

– 각 선거구의 선거권자 수를 전국 선거권자 수의 310분의 1로 나눈 몫의 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함.

– 전체 선거구 의석이 위 방법에 의해 배분되지 못하고 잔여의석이 발생하는 경우 위 방법

으로 계산 후 나머지수의 크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함. 만일 나머지수가 2개 또는 그 

이상의 선거구에서 같을 경우 추첨으로 어느 선거구에 의석을 배분할지 결정함.

선거권자 수는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3월 1일 ｢국세청 인구등록 업무에 관한 법

[Act(2001:182)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Swedish Tax Agency’s 

population registration operation｣에 따른 인구등록을 기준으로 함(선거법 제4절 제1조).

다. 의석수 조정에 대한 이의제기

 중앙선거청의 선거구별 의석수 결정에 대해 선거감독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선거법 

제15절 제3조).

※ 이의제기 관련 절차는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스웨덴편, p.766 참조

8 스위스

 상·하원의원의 경우 각 주가 하나의 선거구가 되며, 한 선거구에서 최소 1명을 선출해야 함

(헌법 제149조제3항, 제15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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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의원의 선거구당 의석은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정해짐(헌법 제149조제4항).

– 연방의회가 ｢인구조사법(Census Act)｣에 따라 지난 선거 이후 첫 해의 인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정함(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16조).

– 스위스 거주인구를 200으로 나누어 나온 몫, 즉 정수에 따라 주별 인구수에 비례해 1차, 

2차, 3차 할당과정을 거쳐 각 주의 선거구당 의석수를 최종 확정함(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17조).

–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나온 하원 의석수에 관해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함.

9 캐나다

가. 선거구획정위원회(Electoral Boundaries Commission)40)

 「선거구획정조정법(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1964)」에 따라 10개의 주에 

각각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선거구획정조정법 제3조)

※ Northwest Territories, Yukon, Nunavut 준주는 1개의 선거구로 되어 있으므로 선거구획정위원

회가 없음.

– 통계청장(Chief Statistician)이 제출하는 10년 주기의 인구조사보고서를 추 원장관

(Minister of the Queen’s Privy Council)이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총독(Governor 

in Council)은 각 주마다 1개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성명서를 내고 관보에 

공고

– 10개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매 10년마다 시행·완료된 인구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주의 선거구 분리, 선거구의 경계 조정, 각 선거구당 인구와 명칭에 관한 고려사항이 담긴 

하원의회 제출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선거구획정조정법 제20조).

 위원회의 구성(선거구획정조정법 제4~6조)

–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

– 위원장: 주의 최고법원 수석판사에 의해 임명되는 주의 법관

– 위  원: 하원의장에 의해 임명되는 해당 주 거주자 2명

40) Election Canada. ‘Redistribution of Federal electoral Districts 2022.’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res&dir=cir/red&document=index&lang=e (검색일 
202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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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거구획정 기준

 10년마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주별 하원의원 의석수를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선거구간 

인구가 비슷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함(헌법 제51조).

– 각 주의 인구수를 각 주의 의원정수로 나누어 선거구의 선거인기준수[electoral Quota 

111,166명(2011년 7월 1일 기준 각 주의 평균인구수)]를 산출하고 가급적 그 수의 상하 25%

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함.

- 2021.10. 연방 선거구재획정을 위한 과정이 시작됐으며 2023.9. 마무리될 예정임.

 선거구 결정 시 고려사항(선거구획정조정법 제15조)

– 주내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 선거구의 역사적 형태

– 인구희박지역, 농촌 또는 북쪽 지역에서 지리적으로 선거구로서 관리가 가능한 규모

다. 선거구획정 절차(선거구획정조정법 제20~26조)

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위원회 구성 후 10개월 이내) 

↓

선거관리청장에 제출(즉시)

↓

하원의장에게 송부

↓

하원 지정 상임위원회에 회부(30일간)

↓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주 선거구획정위원회로 회부 및 재심의(30일간) 

↓ (모든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선거관리청장의 선거구획정시행령 초안(draft representation order) 추 원 장관에게 송부

↓

총독이 공고문 공표

(장관이 선거구획정시행령 초안 수령 후 5일 이내) 

↓

관보 공고

(공고문 발행 이후 5일 이내, 효력은 공고문 발행일 이후 7개월 후 첫 번째 의회해산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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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 주

가. 선거구 재획정(연방선거법 제59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함.

– 인구수 변동으로 주와 준주에 배정된 하원의원의 수가 조정된 경우

– 주 내 선거구의 1/3 이상 그리고 2개월 동안 선거권자 수가 불균형한 경우

※ 선거위원은 매월 말 각 주 또는 준주의 선거구에 등록된 선거권자 수를 확인해 각 선거구에 등록된 

선거권자 수와 선거구별 평균 등록인수의 편차를 관보에 게재함(연방선거법 제58조).

– 이전 선거구 재획정 후 7년이 지난 경우

나. 선거구획정위원회(Redistribution Committee)

 선거구를 재획정하기 위해 선거위원회는 재획정 개시 후 신속하게 서면에 의한 문서로 주 

또는 준주 선거구획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연방선거법 제60조).

– 주 또는 준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위원, 주 선거공무원, 주 측량청장(Surveyor- 

General) 또는 동등한 직을 갖는 자, 주 감사원장으로 구성

 주 또는 준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해 3명의 선거구획정위원으

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63조).

 누구든지 주 또는 준주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영향

력을 행사해서는 안 됨(연방선거법 제78조).

다. 선거구획정 기준(연방선거법 제66조)

 6개 주에서 인구수에 비례하여 최소 5명 이상의 하원의원을 선출(헌법 제24조)

※ 수도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는 3명, 북부 준주(Northern Territory)는 2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함.

 주 또는 준주 내의 선거구 분할은 선출될 의원정수만큼 인구비례에 따라 소선거구로 균등 

분할

– 선거구획정안 작성 시 그 주 또는 준주의 선거권자 기준수가 선거구획정안의 기초가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편차를 둘 수 있으나 그 비율이 1/10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됨(연

방선거법 제66,73조).

※ 선거권자 기준수(quota of electors): 선거구획정이 시작되는 날 등록되어있는 선거권자 수를 의원

정수로 나눈 수로 선거위원이 결정(연방선거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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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자 수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작성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지역적 

이해관계, 통신 및 교통사정, 선거구의 범위와 지세,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 등을 고려해야 

함.

라. 선거구획정 절차41)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작성한 후 관보 및 해당 주 또는 준주

에서 발간되는 2개의 일간지에 공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연방선거법 제

68조).

– 선거구획정안의 명칭과 경계선이 표시된 지도

– 선거구획정안과 관련된 제안과 의견

–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설명과 이유

 관보에 공고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사본을 일반인에게 

열람 가능하게 해야 함(연방선거법 제69조).

 선거구획정안 결정을 위해 확대선거위원회(Augmented Electoral Commission) 설치(연방

선거법 제70조)

– 선거위원회 위원장, 선거위원회 위원, 해당 주 또는 특별 자치구의 선거구획정위원으로 

구성

–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을 심의하여 선거구획정을 최종 

결정함. 

– 확대선거위원회 회의 정족수는 4명 이상이며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하며, 선

거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선거구획정 결정이 가능함(연방선거법 제70,71조).

 선거위원회는 확대선거위원회의 선거구획정 결정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의회 회기

일 5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연방선거법 제75조)

 의회는 확대선거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권한이 없음(연방선거법 제77조).

–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이의제기 또는 법원

에 제소 등을 할 수 없음.

41) AEC. ‘Electoral Pocketbook 2019.’ p.10~15.
https://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electoral_pocketbook/2019/2019-electoral-pocket
book.pdf-pocketbook.pdf (검색일 2022.6.23.) 
AEC. ‘Steps in the redistribution process.’
https://www.aec.gov.au/Electorates/Redistributions/steps.htm (검색일 202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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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구 국가명

하원의회
(64)

알제리, 앙골라, 벨기에, 베냉, 브라질,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콜롬비아, 코모로, 쿡제도, 크로아티아, 체코, 도미니카, 이집트, 적도기니, 가봉,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이라크, 아일랜드,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키리바
시, 쿠웨이트,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리비아, 룩셈부르크, 말리, 마셜제도, 모리타니, 미크로
네시아, 몽골, 모잠비크, 나우루, 니카라과, 니제르, 니우에,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폴란드, 레위니옹,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슬로베니아, 스웨덴, 토고, 투발루, 아랍에미리트, 
영국, 베트남

상원의회
(14)

알제리, 벨기에, 캄보디아, 칠레, 콩고공화국, 체코,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모리타니, 필리핀, 폴
란드

행정부
(16)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불가리아, 카메룬, 캐나다,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
르, 에스와티니, 그레나다, 마다가스카르, 몰도바, 나미비아, 세인트키츠네비스, 투발루

선거구획정위원회
(36)

한국, 앤티가바부다, 호주,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부탄, 보츠와나, 캐나다, 도
미니카, 에리트레아, 독일, 그레나다, 인도, 아일랜드, 일본, 레소토, 말라위, 모리셔스, 몰도바,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
나딘, 솔로몬 군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 미국

선거관리기관
(57)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호주,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볼리비아,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콩고민주
공화국, 쿠바, 체코,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지아, 가나,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케냐, 라
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몰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러시아, 르완
다,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트리니
다드토바고,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정부부서 또는 기관
(8)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이집트, 이탈리아, 팔레스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기타
(17)

안도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모로코, 나우루,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라
과이, 카타르, 슬로바키아, 스페인, 수리남, 스위스, 튀니지, 미국, 바누아투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The body responsible for drawing the boundaries is.’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BD005 (검색일 2022.3.31.)

<표 3-17> 각국의 선거구획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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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선거구획정기관
(소속)

획정 주기 획정 절차 근거규정

한  국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4년

①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②국회는 제출받은 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1회에 한아여 

재적위원 3/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③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새로이 획정안을 마련
해 제출

④본회의에서 수정없이 표결함.

공직선거법
제24조, 

제24조의2

영 국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설 독립기관)

5년

①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해 2차에 걸쳐 공청회 실시 
②공청회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획정안을 하원의장에게 제출

(내무부에 사본 제출)
③의회는 가·부를 결정, 수정불가

(의회에서 획정안을 부결한 선례 없음)

선거구
획정법

제3,4,5조

미 국

주의회, 주
선거구획정위원회 

등
주별로 다름.

10년
(인구조사)

①10년마다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별 의석수 배정
②주의회, 주 선거구획정위원회 등에서 주별로 주법으로 선

거구획정

헌법 
제1장제2조

제3항
주 선거법

프랑스

선거구획정
조정위원회

(비상설 독립적 
자문기구)

비정기

①헌법위원회가 선거구획정 지침 마련
②내무부에서 선거구획정안 마련
③선거구획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 제시
④국사원(최고행정재판소)에 자문
⑤내각회의에 획정안 제출
⑥의회에서 행정명령 인준, 헌폅위원회에서 법령 공포

선거구획정
조직법령
(행정명령)

독 일
선거구

획정위원회 
(상설 독립기관)

4년
①위원회가 연방내무장관에게 선거구획정안 제출
②연방내무장관이 획정안을 하원의회에 제출
③하원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방관보에 공표

연방선거법 
제3조제4항

일 본
선거구

획정심의회
(내각부 산하)

10년
(국세조사)

①획정심의회가 총리에게 획정안 제출
②총리가 획정안을 의회에 보고
③의회에서 선거구획정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

심의회설치법

스페인 의회 4년
①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②선거 때 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를 

조정함.

선거법 
제161조

스웨덴 중앙선거청 4년
①원칙적으로 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②중앙선거청이 선거연도 4월 30일까지 인구수를 
  기준으로 각 선거구의 의석수를 결정함.

기본법
제3절 제6조

선거법
제4절 제3조

스위스 의회 4년
①각 주가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②선거이후 첫 해 인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를 조정함.

헌법 
제149조
제4항

캐나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주별 설치)

10년
(인구조사)

①위원회가 획정안을 작성 선거관리청에 보고
②선거관리청장이 하원의회에 획정안 제출
③하원의회의 승인을 거쳐 총독이 행정명령으로 공표

(하원의회에서 획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선거구획정
조정법

<표 3-18> OECD국가의 선거구획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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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선거구획정기관
(소속)

획정 주기 획정 절차 근거규정

호 주

선거구
획정위원회 
(주별 설치, 

연방선거위원회
하부기관)

비정기

①위원회가 획정안을 작성하고 일반인에게 공개
②공개된 획정안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가 이의제기 가능
③선거구획정안 결정을 외한 확대선거위원회가 이의를 심사

하고 최종결정
④확대선거위원회의 선거구획정 결정안을 장관에게 제출하

고 장관이 의회에 제출
⑤의회는 확대선거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권한

은 없음.

연방선거법 
제60,68~

70조

오스트리아 내무부
10년

(인구조사)

①마지막 인구조사 최종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별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

②배분된 의석수를 내무부 장관이 연방관보에 공표

의회선거법
제2~5조

벨기에 의회
10년

(인구조사)

①행정구역 경계가 해당 선거구를 구성함.
②각 선거구의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1석~9석)
※ 국왕은 인구조사 결과를 6개월 이내에 공표하고, 공표 후 

3개월 이내에 의석수를 결정함. 

헌법 제63조
제1,2,3항

선거법
제87,88조

칠 레 선거위원회 10년

①선거위원회가 최신 통계청 공식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의석
수 배정

②인구조사 실시연도 다음해 4월 세 번째 근무일에 선거위원
회 상임위원회가 소집됨(인구조사가 의원선거와 같은 해 
이루어지는 경우 앞선 해 4월 세 번째 근무일).

③선거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소집 후 10일 내로 획정안을 작성
해야하며 결정 48시간 내로 하원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

④공포 5일 이내 시민은 누구든지 법원에 획정안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음.

⑤필요한 경우 법원은 10일 이내로 획정안을 승인 또는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한 항소는 불가

⑥최종 획정 내용은 해당 연도 2월 1일부터 10일간 
  관보에 게재

헌법 
제47조
선거법

제187~190조

체 코
국가선거위원회

의회
-

①선거구는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고정되어 있음.
②국가선거위원회는 대통령이 선거를 공포하고 7일 이내에 

재외선거권자가 등록될 선거구를 추첨으로 결정해야 함.
③국가선거위원회는 재외선거 등 특별선거구 획정에 관한 획

정안 제출

선거법
제3조제1항
제8조제2항

제i호
제26,27,59조

덴마크 내무부 5년
①매 5년마다 1월 1일 인구통계를 발표
②내무부장관이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석수를 결정하고 발표

의회선거법 
제8,10조

에스토니아 선거위원회 4년

①선거일이 공표된 달의 1일에 인구등록부상 선거권자수에 
비례해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를 배분

②인구등록을 담당하는 장관은 선거공고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지역별 선거권자수를 선거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③선거위원회는 배분 즉시 공표

의회선거법 
제2,6,7조

핀란드 정부 4년

①선거일 6개월 전 마지막 날 인구정보시스템상의 선거구별 
인구수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

※ 선거가 시행되는 해의 행정구역 변경을 반영
②정부가 법령으로 공표 

헌법 
제25조
선거법 
제5,6조

그리스 의회
10년

(인구조사)

①행정구역을 단위로 선거구를 구성. 예외가 있으나 기본적
으로 하나의 νομός(현, Prefecture)가 선거구를 구성함. 

②최신인구조사 결과가 관보에 게재된 즉시 대통령시행령을 
공포해 의석수를 배분

의회선거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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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itizens Information Board. ‘The Dáil, Seanad and President’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government_in_ireland/national_government/houses_of_the
_oireachtas/dail_eireann.html (검색일 2022.6.24.)

구분
국가명

선거구획정기관
(소속)

획정 주기 획정 절차 근거규정

헝가리 의회 4년

①선거구별 선거권자 수가 평균 선거권자수에 근접하게 획정
②선거법 별지에 규정
③선거권자 수의 편차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변경해야 함. 

선거 실시 1년 전부터는 변경불가(의회해산 시는 예외) 

의회선거법
제4조

아이슬란드
선거위원회

의회
4년

①기본적으로 (레이캬비크 지역을 제외한)선거구는 법률로 
정해짐.

②선거위원회는 레이캬비크 북부와 남부선거구의 경계를 획
정하고 즉시 관보에 공개

③총선 이후 선거위원회는 총선 선거권자 수를 기준으로 선
거구별 의석당 선거권자 수를 계산함.

④선거구의 의석당 선거권자 수 편차가 규정을 벗어난 경우 
선거구를 재조정해야함. 변경사항은 즉시 관보에 공개

※ 법률에 고정된 선거구 경계와 의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 2/3의 의결이 있어야 함.

헌법 제31조
의회선거법 
제7~10조

아일랜드42)
선거구획정위원회

의회

5년
(인구조사)
최소 12년

①중앙통계청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선거구별 의석수를 배분
②위원회는 소집 6개월 이내로 획정안을 작성하여 하원의장

에 제출
③위원회는 획정안 제출 이후 해산
④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획정
※ 중앙통계청에서 지역별로 분류된 인구조사 보고서를 발표

하면 (주택계획부)장관은 선거위원회를 소집해야 함.

헌법 
제16조제2항
선거법(1997)

제5,6,9조

이스라엘 – – 기본법에 따라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로 고정
기본법(의회) 

제4조
선거법 제9조

이탈리아
선거관리국

(내각부 소속)
5년

(선거시)

①선거시행령과 동시에 내무부장관의 건의로 시행령공포
②최근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
※ 선거구를 선거법 별지로 규정 
※ 인구조사는 매년 실시 

하원선거법 
제3조

라트비아 중앙선거위원회
10년

(인구조사)

①선거법에 따라 5개의 선거구로 고정
②인구조사결과에 따라 선거구별 의석수 배분
③결정된 의석수는 관보에 선거일 100일전까지 게시되어야 

함(의회해산에 따른 조기선거시 50일전까지).

선거법
제7조

제1,2항
제8조

리투아니아 선거위원회
10년

(인구조사)

①행정구역을 단위로 기본적으로 선거구가 고정됨.
②이전 선거의 선거권자 수에 비례하여 의석수 배분
③선거일 210일 전까지 배분하고 180일 전까지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함.

 선거법 
제16조 

룩셈부르크 의회 비정기

주의 경계를 기준으로 선거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선거
구 당 의석수는 선거법에 고정되어 있음.
※ 선거구 조정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의석수 조정은 

의회에서 가능)

헌법 
제51,114조

선거법 
제117,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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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tortinget. ‘Fordeling av mandatene ved neste stortingsvalg(Distribution of seats in the next 
parliamentary elections).’
https://www.stortinget.no/no/Hva-skjer-pa-Stortinget/Nyhetsarkiv/Hva-skjer-nyheter/2019-2020/f
ordeling-av-mandatene-ved-neste-stortingsvalg/ (검색일 2022.6.17.)

구분
국가명

선거구획정기관
(소속)

획정 주기 획정 절차 근거규정

멕시코 연방선거위원회
5년

(인구조사)

연방선거위원회가 최신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안 
작성
- 연방선거위원회가 기술위원회를 임명하여 객관적인 점수 

제도를 활용하여 선거구를 획정 
- 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채택하기 전에 정당은 더 나은 

안을 제안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음.

헌법
제52,53조
연방선거법

제32조
제1항제a호,

제214조

네덜란드 – –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는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 선거구를 선거법 별지로 규정

선거법 
제E1조

뉴질랜드
선거구

획정위원회
5년

(인구조사)

①위원회가 정기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가안을 작성하고 회의
를 소집

②가안을 관보에 게시하고 이의제기 가능기간(적어도 1개월 
이상)을 명시 

③일반인 등의 이의제기 가능
④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최종 결정
⑤회의 소집 6개월 이내에 획정안을 총독에게 보고하고 관보

에 게시해야 함.

선거법 
제28,35,
38,40조

제77조제4항

노르웨이43)
지방정부
현대화부

8년
①19개 선거구가 고정되어 있음.
②지방정부현대화부 장관은 8년마다 선거구별 면적과 인구

수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배분하고 의회에 통보 

헌법 제57조
선거법

제11‒1,
11‒3조

폴란드 의회 비정기

①행정구역의 변경, 인구변화의 이유로 선거구 변경을
이 필요한 경우 선거위원회가 의회에 제안(의회 임기가 12
개월 미만 남은 경우는 변경할 수 없음)

②의회는 선거 공표일 3개월 이전까지 획정
③선거법 별지에 규정하고 선거위원회가 선거일 52일 전까

지 공지 및 게시

선거법
제201~203조

포르투갈 – 10년

①최신 인구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선거권자수에 비례해 의석
을 배분

②선거위원회는 선거일 60~55일 이전까지 총의석수와 선거
구 지도를 관보에 공표

의회선거법 
제12,13조

슬로바키아 – –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로 고정
선거법 
제44조

슬로베니아 의회 비정기
의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회에서 의결
※ 선거구획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

의회선거법
제20,21조

튀르키예 최고선거위원회 비정기

①헌법에 따라 최고선거위원회가 모든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
②선거법에 따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거구가 행정구역

과 일치함.
③최신 인구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구수 변동을 고려하여 의

석수 배분 
④배분결과는 인구조사결과 발표 후 6개월 이내 최고선거위

원회가 관보, 라디오, TV를 통해 발표

헌법 
제79조

선거기본법 
제3조

의회선거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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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획정 기준 및 인구편차 근거규정

한 국

∙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인구를 기준으로 함.
∙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으나 

인구범위(2:1)를 미달하는 경우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구성할 수 
있음.

∙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공직선거법 
제25조

영 국

∙ 해당 선거구 평균선거권자수(electorate quota)를 기준으로 함.
– 평균선거권자 수는 전체 선거권자 수를 선거구 수로 나눈 값으로 선거구당 선거

권자 수가 95%미만이거나 105%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선거구의 크기, 모양, 접근성 등 지정학적 고려 및 지방정부의 경계, 현행 선거구의 

경계 등을 고려함. 

선거구획정법
부칙 2

미 국

∙ 각 주의 인구수에 따라 연방하원의원을 할당하며, 선거구획정은 주의 결정사항임.
 - 인구 3만 명 당 1명을 배정하되, 각 주에 최소 1명의 의원이 있어야 하며, 

조 성․인접성․행정구역․이익공동체․이전 구역 존중 등을 기준으로 함.
 - 위 요소들 중 각 주의 실정에 맞게 선택해 획정함.
∙ 1962년 연방대법원은 선거구획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깨고 인구비례를 

위배한 선거구획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Baker v. Carr).
∙ 1964년 선거구간 3:1의 인구편차를 위헌으로 판결(Wesberry v. Sanders).
∙ 1969년 선거구간 1.06:1의 인구편차를 위헌으로 판결(Kirpatrick v. Preisler).
∙ 1973년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1.1:1(±5%)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결(White v. 

Weiser).
∙ 1983년 선거구간 0.6984%의 인구편차를 위헌으로 판결(Karcher v. Daggett).
∙ 1997년 선거구간 0.35%의 인구편차를 합헌으로 판결(Abrams v. Johnson).
∙ 연방의회 선거는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0에 최대한 가깝게 인구편차를 줄여야 

함. 다만, 주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대체로 10%정도까지 허용되며, 이를 크게 
초과할 경우에는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필요함. 
※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연방의회 선거구와 주의회 선거구가 모두 구속을 받음.

헌법 
제1장제2조

제3항 

프랑스
∙ 동일한 도에서 선거구획정 시 평균인구편차는 상하 20%(1.5:1)이내여야 함.
 - 충분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설정할 수 있음.

선거구획정
조직법규

독 일
∙ 한 선거구의 인구수는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편차 15/100(1.35:1) 이

내여야 함.
∙ 편차가 25/100을 초과한다면 새로운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져야 함.

연방선거법 
제3조제1항

일 본
∙ 각 선거구의 최소 및 최대 선거구의 인구격차가 2배 이하여야 함[2:1(±33%)].
 - 행정구역, 지세, 교통, 역사적 연혁 및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중의원선거구획정
심의회설치법 
제3조제1항

스페인
∙ 행정구역상 50개 도가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
  - 선거 때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조정

선거법 
제161조제1항

스웨덴

∙ 선거구는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고 선거구의 선거권자 수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함.
 - 각 선거구의 선거권자 수를 전국 선거권자 수의 310분의 1로 나눈 몫의 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함.
 - 전체 선거구 의석이 위 방법에 의해 배분되지 못하고 잔여의석이 발생하는 

경우 위 방법으로 계산 후 나머지 수의 크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함.
∙ 선거권자 수는 선거연도 3월 1일 국세청 인구등록을 기준으로 함. 

기본법
제3절 제6조

선거법 
제4절 제1,3조

<표 3-19> OECD국가의 선거구획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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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획정 기준 및 인구편차 근거규정

스위스

∙ 각 주가 하나의 선거구가 되며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함.
 - 인구조사법에 따라 지난 선거 이후 첫 해의 인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함.
 - 스위스 거주 인구를 200으로 나눈 몫에 따라 주별 인구수에 비례 1,2,3차 

할당과정을 거쳐 각 주의 선거구당 의석수를 확정함.

헌법 제149조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16조

캐나다

∙ 각 주의 인구수를 각 주의 의원정수로 나누어 선거구 기준수를 산출
- 선거구 기준수(electoral quota)의 상하편차 ±25%(1.67:1)을 초과하지 못함.
∙ 주 내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 선거구의 역사적 

형태, 인구 희박지역 등을 고려함. 

선거구획정조정법
제15,51조

호 주
∙ 선거구획정이 시작되는 날 등록되어 있는 선거권자 수를 의원정수로 나누어 선거

권자 기준수를 산출
- 선거권자 기준수(quota of electors) 상하편차 ±10%(1.22:1)을 초과하지 못함.

연방선거법 
제65,66조

오스트리아

∙ 기존 행정구역(9개의 주)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고, 각 행정구역의 크기에 따라 다
시 39개로 분할 함. 

∙ 선거구 별 선거권자 수를 기준제수로 나누어 의석 배분
※ 기준제수: 최근 인구조사에 따른 오스트리아 선거권자 수(등록된 해외선거권자 

수 합산)/의석수(183)

 헌법 
제26조제2항
 의회선거법 

제2~4조 

벨기에

∙ 각 주(Province)가 기본적으로 한 개의 선거구이며, 브뤼셀도 한 개의 선거구임. 
  선거구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될 수 있음. 또는 한 개의 

행정구역이 여러 선거구로 나누어질 수 있음.
∙ 행정구역은 법에 규정된 분할표에 따라 선거구로 나뉘며, 국왕은 선거구 내의 지자

체 경계가 변경되거나 지방법원의 위치가 다른 선거구로 옮겨진 경우에 한해서만 
행정구역·선거구 구성을 변경할 수 있음.

∙ 선거구별 의석 배분은 선거구 인구/연방제수 결과에 따라 국왕이 결정하며  잔여
의석은 인구가 많은 순위에 따라 배분

※ 연방제수(Federal Divisor): 벨기에 총인구/의석수(150)

헌법 
제63조제1,2,3항

선거법 
제87,88조

칠 레

∙ 최신 통계청 공식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선거법 제121조 계산식(정당의석배분방
식, 동트방식)에 따라 인구수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

∙ 28개 선거구 당  3석~8석의 의석수를 배분하며 초과된 경우 해당 의석은 한도에 
도달하지 않은 선거구에 재배분

선거법 
제121,

187~190조

체 코
∙ 상원의원: 81개 선거구로 구성되며 선거법에 고정 
∙ 하원의원: 14개 지방자치구역이 각각의 선거구가 됨(13개의 주와 별도 편성된 프

라하 수도권 지역).

선거법
제3,26,59조

덴마크

∙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눔(Metropolitan Copenhagen, Sealand-Southern 
Denmark, Northern and Central Jutland).
– Metropolitan Copenhagen 지역은 4개 선거구로,  Sealand-Southern 

Denmark와 Northern and Central Jutland 지역은 각 3개 선거구로 나뉨
(총 10개 선거구).

※ 총의석은 179석: 지역구의석 135석, 보정의석 40석, 페로제도 2석, 그린란드 
2석

∙ 인구, 직전 선거의 선거권자 수, 선거구면적(km²)×20의 합산 값을 기준으로 비
례적으로 의석을 배분(최대잔여방식)

∙ 175석을 3개 권역에 배분하여 의석수를 결정
– 보정의석을 제외한 135석을 10개 선거구에 배분하여 선거구별 의석수 결정(결

과에 따라 보른홀름 선거구가 최소 2석을 배분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배분하
고 133석을 재배분)

– 3개 권역에 보정의석(권역별 의석수-권역에 속한 선거구 당 의석수의 합)을 배분 

의회선거법
 제7,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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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획정 기준 및 인구편차 근거규정

에스토니아

∙ 기존 행정구역을 12개의 선거구로 구분해 의석을 배분
∙ 선거구별 의석수 = 선거구 선거권자수 ÷ {총 선거권자수/의석수(101)}, (최대잔

여방식)
  – 선거권자 수는 선거가 공표된 달 1일의 인구등록부를 기준으로 함.

 의회선거법 
제6,7조

핀란드
∙ 핀란드 행정지역 구분에 따라 최소 12~18개의 선거구를 획정

(2022년 현재 13개 선거구, 올란드 제도 지역은 별도 선거구로 1석을 배정)
∙ 선거구별 의석수=선거구 인구÷총 인구×의석수(199),(최대잔여방식)

헌법 제25조
선거법 제5,6조

그리스
∙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구분하고 최신 인구통계를 활용하여 선거구별 의석

을 배분
∙ 선거구별 의석수=선거구 인구수÷(총 인구수/의석수),(최대잔여방식)

 선거법 
제2조

헝가리

∙ 카운티 경계와 부다페스트 경계를 넘지 않고 인접한 지역이어야 함.
∙ 직전 의회선거 당일의 선거권자 수를 기준으로 평균선거권자 수가 근접하게 선거

구 획정
∙ 평균선거권자 수는 상하편차 ±15%(1.35:1)를 초과하지 못함.
∙ 지리적, 민족적, 역사적, 종교적 및 기타 지역 특성과 인구이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가능함(단, 예외의 경우에도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정해야 함).
※ 선거구를 선거법 별지로 규정

의회선거법 
제4조

아이슬란드

∙ 기본적으로 선거구가 고정됨.
– 북서선거구: 의석 7개, 보정의석 1개/ 북동부선거구, 남부선거구: 의석 9개, 보

정의석 1개/ 남서부선거구: 의석 11개, 보정의석 2개/ 레이캬비크 남부선거구, 
레이캬비크 북부선거구: 의석 9개, 보정의석 2개

∙ 선거위원회는 레이캬비크 북부와 남부선거구의 경계를 획정
– 선거일 56일 전의 선거인등록부를 기준으로 의석당 선거권자 수가 최대한 동일

하고 기존 선거권자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획정 
∙ 총선이 끝나고 선거구의 의석당 선거권자 수의 편차가 2:1이 되는 경우 의석을 

재배분해야 함.
∙ 선거구당 최소 6석 이상을 배분해야 함.

헌법 
제31조

의회선거법 
제7~10조

아일랜드

∙ 각 선거구별 3개~5개 의석을 배분
∙ 최신 인구조사에 따른 선거구 간의 인구수의 비례와 의석수의 비례가 가능한 동일

하도록 결정 
∙ 카운티의 경계를 유지하고 인접한 지역들로 구성
∙ 선거구의 지리적 특징과 인구 도, 연속성 등을 고려해야 함.

헌법 
제16조제4항
선거법1997 
제5,6,7조

이스라엘 ∙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기본법(의회) 

제4조

이탈리아

∙ 전체 의석 정수의 3/8에 해당하는 수의 소선거구를 결정
 – 선거법에 고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최신 통계청 공식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인구

수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 
 – 선거구별 의석수=선거구 인구÷(총인구/의석수),(최대잔여방식)
 – 배정된 의석이 2석 이상인 경우 선거구를 나누어 소선거구로 획정  
∙ 인접한 소선거구를 묶어서 중대선거구 결정(3개~8개 의석배정)
※ 선거구 결정에서 재외의석은 예외로 함.

헌법 제56,57조
상원선거법 제1조

하원선거법 
제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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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획정 기준 및 인구편차 근거규정

라트비아

∙ 선거일로부터 4개월 전 제공된 인구등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석을 배분
∙ 선거구별 의석수=선거구 인구÷{총인구/의석수(100)}
∙ 나머지 의석은 최대잔여방식으로 배분하며 나머지 값이 같은 경우 이미 배정된 

의석수가 적은 선거구에 배정하고 값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 추첨

선거법 
제8조

리투아니아
∙ 이전 선거의 선거권자 수와 행정구역을 고려해 71개의 소선거구를 결정
∙ 평균선거권자수 편차 ±10%(1.2:1)를 초과하지 못함.

선거법 
제16조

룩셈부르크
∙ 4개의 선거구(남부, 동부, 중부, 북부)가 헌법과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
∙ 선거구별 인구 규모에 따라 선거구당 의석을 배분해 선거법에 고정

헌법 제51조
선거법 제117조

멕시코44)

∙ 선거위원회가 지도 제작, 인구통계 및 통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임명하
여 객관적인 점수 제도를 활용하여 선거구를 재획정함. 

∙ 알고리즘에는 인구수, 지리적연결성, 정치적 경계유지, 이동시간 및 소수자 대표성 
등이 고려되어 있음. 

∙ 평균인구편차 ±15%(1.35:1)를 초과하지 못함.45)

∙ 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채택하기 전에 정당은 더 나은 안을 제안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음.

헌법 제52,53조
연방선거법 
제14,44조

네덜란드
∙ 행정 관리 목적의 선거구가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단일 선거구
 선거법 제E1조

뉴질랜드

∙ 남섬 16개의 선거구 우선 배분
∙ 남섬의 선거구당 인구수를 기준수로 북섬의 선거구를 획정

– 북섬의 총선거구 수=북섬인구수÷기준수(남섬 인구수/16)
∙ 인구에 비례해 선거구를 구분하며 기존 행정구역과 (마우리 족을 포함한) 공동체 

경계, 통신시설, 지형적 특징, 예상 인구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함. 
(2020년 선거 65개의 일반 선거구, 7개의 마오리 선거구로 구성)

∙ 평균인구수 편차 ±5%(1.1:1)을 초과하지 못함.
※ 마오리족은 일반 선거구와 마오리 선거구 중 선택이 가능함. 인구통계조사 이후 

4개월의 선택 기간 이후에 마오리 선거구의 인구를 확정

선거법 
제35,36,76,
77,269조

노르웨이

∙ 19개 선거구가 선거법에 고정되어 있음
※ 기존의 노르웨이 주(州) 경계와 일치하였음. 2019년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가 11

개로 줄었으나 선거구는 유지됨.
∙ 선거일로부터 2년 전 연말 인구수와 선거구 면적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합산하

여 기준을 산정하고 의석배분
‒ 기준값: [선거구 면적(km²)×1.8]+[선거구 인구수] 
‒ 기준값을 1,3,5,7..로 나누어 몫이 큰 선거구 순으로 배분(생‒라게 방식) 

헌법 제57조
선거법 

제11‒1,2,11‒3조

폴란드

∙ 선거구당 7명 이상의 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구수에 비례해 획정
∙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 총인구수/의석수를 기준하여 계산한 값으로 의석수 배정(나머지가 있는 경우 반올림)
∙ 의석이 많이 배정된 경우 의석이 가장 적은 선거구에서 의석을 제하고 의석수가 

부족한 경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에 의석을 추가함.

선거법 
제201,202조

포르투갈

∙ 행정구역을 선거구로 고정하고 선거구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
 – 본토는 행정구역의 경계로 분류, 마데이라령과 아조레스령에 각 1개의 선거구, 

해외선거구 2개 
∙ 선거구별 선거권자 수를 동트방식으로 배분

 의회선거법 
제12,13,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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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Instituto Nacional Electoral, México. ‘Distritación Electoral.’
https://www.ine.mx/sobre-el-ine/distritacion-electoral-2021/ (검색일 2022.6.20.)

45)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ACUERDO del Consejo General del Instituto Nacional Electoral por 
el que se aprueban los aspectos metodológicos y técnico-operativos para la aplicación de criterios 
y reglas operativas para la Distritación Nacional 2021-2023.(AGREEMENT of the General Council of 
the National Electoral Institute approving the methodological and technical-operational aspects for 
the application of criteria and operational rules for the 2021-2023 National District).’
https://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640250&fecha=05/01/2022#gsc.tab=0 (검색일 2022.6.20.)

구분
국가명

획정 기준 및 인구편차 근거규정

슬로바키아 ∙ 선거법에 따라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선거법 

제8조제2항

슬로베니아

∙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고 선거구 당 11석을 배정
∙ 각 권역은 다시 11개의 선거구로 나눠 1개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선출
∙ 인구와 지리적, 문화적, 기타 특징 등을 고려
∙ 선거구는 의석당 선거권자 비율이 거의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
∙ 이탈리아, 헝가리 소수자 집중거주지역을 위한 특별선거구 배정

의회선거법 
제20조

튀르키예

∙ 선거법에 따라 하나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 각 행정구역 당 1석을 배분하고 인구수에 비례해 추가 의석 할당
∙ 의원정수 18명까지 1개 선거구로 설정하며, 의원정수 19명 이상 35명 이하까지

는 2개, 36명 이상부터 3개 선거구로 분할
∙ 선거구당 의원수가 가능한 비슷하거나 동일하고, 지리적 거리, 교통수단 등이 고려

되어야 함.
∙ 추가 의석 배분을 위한 인구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거구는 다른 선거구의 잔여 

인구수를 합산하여 계산

선거기본법 제4조
의회선거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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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선거일

각국의 정치문화와 선거제도에 따라 다양한데, 선거법 등으로 선거일을 정해놓는 국가(미국, 스웨덴, 스위스, 
멕시코, 필리핀, 브라질)도 있고, 의회해산 등에 따라 그 시점부터 선거일을 결정하는 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호주)로 나눌 수 있음. 

1 영 국

가. 선거소집령(1983년 국민대표법 제23조, 부칙 1.)

 선거절차는 각 선거구 선거관리관(Returning Officer)1)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소집

령이 도달되었을 때 개시 

 선거소집령은 의회가 해산된 후 발부되며, 임기만료로 인한 의회 해산 시에도 실시

– 의회 해산이 결정되면 국왕은 대법관(Lord Chancellor)에게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의

회를 소집하는 국왕포고에 국새(國璽)를 날인하고 선거소집령 발부를 명함.

나. 선거일 공고

 공고기간: 선거관리관은 선거소집령을 수리한 날로부터 2일째 되는 날 오후 4시까지 선거공

고를 해야 함.

 공고내용: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장소와 일시, 선거일 등

다. 선거일

 선거가 있는 해 5월 첫째 목요일에 실시

– 다만, 의회 재적인원의 2/3 이상이 합의하거나 총리 불신임안이 가결되고 14일 이내 신

임안을 토대로 한 대안 정부가 들어서지 못할 경우 조기 총선 실시 가능(의회해산법 제2조)

1)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집행관 · 시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 스코틀랜드에서는 수석집행관 또는 행정관, 북아일랜드에
서는 수석선거관이 선거구의 선거관리인이 되는데 각 선거구의 후보자등록, 투 · 개표 등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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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거는 의회해산 25일(공휴일 제외) 이후에 실시되며,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마감일 후 19

일째 되는 날에 모든 선거구에서 동시 실시(선거권자 등록 및 관리법 제14조)

<표 4-1> 영국 선거일정표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2)

일정 시  기

∙ 새 의회 소집 공포 및 선거소집령 발부 D-25일

∙ 선거소집령 수령 D-24일

∙ 선거일 공표
D-22일

(오후 4시까지)

∙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 등록신청 철회, 선거사무장(election agents) 선임 마감
D-19일

(오후 4시까지)

∙ 선거권자 등록 마감 D-12일

∙ 우편투표 변경 및 조정신청 마감
D-11일

(오후 5시까지)

∙ 대리투표 신청 마감 D-6일

∙ 투표·개표사무원(polling and counting agents) 지명 마감 D-5일

∙ 선거일(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D-day

2 미 국

가. 개 요

 선거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의 주의회에서 결정(연방헌법 제1조제4항)

※ 하원의원은 매 짝수 해에 임기 2년의 하원의원 전원을 새로 선출하고, 

상원의원은 매 짝수 해에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을 정원의 1/3 씩 선출하는데 그 주기는 다음과 같음.3)

   – Class III: 2023년 34개 주, Class II: 2026년 33개 주, Class I: 2025년 33개 주

※ 연방의회는 대통령 선거인단의 선임시기와 선거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선거일은 미국 전역에서 같은 

날이어야 함(연방헌법 제2장 제1조).

2) The Electoral Commission. ‘Generic tietable for a UK Parliamentary election-Timetable for a UK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2184 (검색일 2022.6.23.)

3) 3가지 선출 형태는 1789년에 제비뽑기로 결정했으며, 2명의 상원선정 순서는 각 주별 연방정부에 가입 당시 동전 
던지기로 결정했음.

   Wikipedia. ‘Classes of united States senators.’
https://en.wikipedia.org/wiki/Classes_of_U」nited_States_Senators (검색일 20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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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거일(연방법 제2편 제1장 제7조)

 각 주는 연방선거(대통령·부통령 및 상·하원의원) 선거일을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날인 

화요일로 함.

※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100조4), 플로리다 주 선거법 제100.31조5)

3 프랑스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내(선거법 제122조), 해산에 의한 총선거는 

의회해산 후 20일 이후부터 40일 이내에 실시(헌법 제12조) 

 투표는 일요일에 1일간 실시(선거법 제54,55조) 

– 제1차 투표는 선거를 공고하는 명령(decree)이 발표되는 날로부터 일곱 번째 일요일에 

실시(선거법 제173조)

– 제2차 투표가 실시되는 경우는 제1차 투표가 실시된 다음 일요일에 실시(선거법 제56조)

※ 코르시카 하원의원선거는 지방의회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선거법 제364조)

4 독 일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는 연방의회의 임기가 개시된 때로부터 최소 46개월 이후 48개월 

이내에 실시되며, 연방하원의 해산에 의한 총선거는 해산 후 60일 이내에 실시(기본법 제39

조)

 선거일은 대통령이 결정하며 일요일로 정하거나 법정공휴일로 지정(기본법 제39조, 선거법 제

16조)

4)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California Election Code｣ Division 1. Chapter 2. Election day.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ELEC&division=1.&title=&p
art=&chapter=2.&article= (검색일 2022.6.24.) 

5) Online Sunshine. 「The 2021 Florida Statutes」 Title IX. Chapter 100. General, Primary, Special, Bond, 
And Referendum Elections.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URL=0100-0199/0100/0100
ContentsIndex.html&StatuteYear=2021&Title=-%3E2021-%3EChapter%20100 (검색일 20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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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본

가. 참의원의원 선거(공직선거법 제32조)

 참의원의원 임기만료에 인한 통상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실시

※ 선거일(선거기일)은 늦어도 17일 전에 공시(재보궐선거일 고시일도 동일)

나. 중의원의원 선거(공직선거법 제31조)

 중의원의원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실시

 중의원의 해산으로 인한 총선거는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실시

※ 선거일(선거기일)은 늦어도 12일 전에 공시(재보궐선거일 고시일도 동일)

선거의 종류 선거기일로 되어야 할 기간 기간의 기산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임기만료 전 30일 이내
※ 중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 및 참의원

의원의 통상선거를 해야 할 기간이 의회폐회
중이거나 의회폐회일로부터 23일 이내에 있
는 경우에는 총선거 및 통상선거는 의회폐회
일로부터 24일 이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함

임기만료 전일
(의회폐회일의 익일)

해산에 의한 선거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 해산일의 익일

기타 사유에
의한 선거

사유발생 후 40일 이내 선거사유발생일의 익일. 단, 소정기관의 
통지를 요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비
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
리회)가 통지를 접수한 날

<표 4-2> 일본 선거일(선거기일)

6 스페인

가. 선거소집(선거법 제167조)

 하원의원선거, 상원의원선거 또는 양원 동시선거의 소집은 국왕령에 의해 행하는데, 헌법 제

99조제5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수상의 부서(副署)를 받은 선거소집령은 내각 심의를 거친 

후 수상이 제안하고 고유 권한으로 시행됨. 

※ 첫 신임투표 후 2개월이 지났지만 의회의 신임을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국왕은 양원을 해산하고 

하원의장의 부서를 얻어 새로 선거를 소집함(헌법 제9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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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의회, 상원의회 또는 양원 모두 임기만료 전 해산한 경우 해산령 자체가 새로운 선거소집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헌법」 제99조제5항에 의한 의회해산 및 신규 선거소집령에 하원의회 의장이 부서(副署)해야 함.

나. 선거소집의 일반요건(선거법 제42조)

 임기만료로 인한 경우

– 해당 의회 임기만료 25일 전에 발부되며 그 다음 날 ‘국가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주관

보’에 게재되고 발행 당일 효력 발생

– 선거소집령에 명시되는 선거일은 선거소집일 후 54일째가 됨.

 임기만료 전 의회가 해산된 경우

– 선거소집령은 발표일 다음 날 ‘국가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주관보’에 게재되고 발행 

당일 효력 발생

– 선거소집령에 명시되는 선거일은 선거소집일 후 54일째가 됨.

7 스웨덴

 9월의 둘째 주 일요일에 의회·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선거법 제1절 제3조).

– 의회해산에 따른 선거는 정부가 선거일을 결정함.

8 스위스

가. 개 요(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10조)

 연방의회가 선거일에 관한 규정을 결정함.

– 선거권자, 의회, 주 및 정당의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선거 관련 업무 실행에 책임 있는 

기관들의 여건도 고려해야 함.

– 또한 달력(역년)과 교회역(曆)의 상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날짜의 충돌도 피해야 함.

 각 주는 각 지역 범위 내에서 투표를 관리하며, 필요한 규정을 정함.

나. 선거일(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19조)

 총선거는 10월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일요일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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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캐나다

가. 선거소집령(선거법 제57조)

 선거관리청장6)은 총독의 지시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의 선거관리관에게 선거소집령

(Writs of Election)을 발부함. 

– 선거소집령에는 발부 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36일 이후부터 최대 50일 이내에 선거일이 

확정되어야 함.

 총선거의 경우 선거소집령 발부 날짜 및 선거일은 모든 선거구에서 같음.

 선거일은 마지막 총선거일로부터 4년 후 10월 세 번째 월요일에 실시되며, 선거일이 공휴일

일 경우 그 주의 화요일로 함(선거법 제56.1조).

※ 선거소집령의 철회

– 총독은 선거관리청장이 홍수, 화재 또는 다른 재난의 이유로 선거를 실시 할 수 없다고 인정한 선거구

에 대해 선거소집령 철회를 명할 수 있음.

– 총독이 선거소집령 철회를 명하면 선거관리청장은 관보에 철회통지서를 공고하고 통지서 공고 후 3개

월 이내에 선거가 개시되도록 새로운 선거소집령을 발부함.

– 신규 선거소집령의 선거일은 그 선거소집령 발행 후 3개월을 넘길 수 없음.

나. 선거일 공고(선거법 제62조)

 선거소집령 발부 후 4일 이내에 각 선거관리관이 서명하고 정해진 서식에 따라 선거공고문

(Notice of Election)을 공지함.

 선거공고문에는 후보자등록 마감기한, 선거일과 시간, 선거일 후 7일 이내 선거결과 공표 

일시, 선거관리관의 사무소 주소를 기재함.

10 호 주

가. 선거소집령(연방선거법 제151~154조)

 선거소집령은 선거 실시를 위해 연방총독, 주총독 또는 상·하원의회 의장이 발부하는 문서로 

하원의원 임기만료 또는 의회해산 선포 후 10일 이내에 발부

– 선거소집령에서 선거인명부 마감일, 후보자 등록일, 선거일, 선거 결과 보고 기한 등을 지정

6) 선거관리청장(Chief Electoral Officer): 하원에 의해 임명되고 차관급 상당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 선거사무에 대한 
일반적 지휘 · 감독권을 가짐.
선거관리관(Returning Office): 각 선거구에 1명씩 있는 선거관리의 집행 · 감독의 실질적 책임자
자세한 내용은 제1장 제2절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캐나다편, p.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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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소집령의 발부시간은 발부된 날의 오후 6시로 간주하며, 이를 기점으로 후보자 등록일 

등 주요 선거일정 기준일을 산정

 상원의원선거 소집령은 선거가 실시될 주 또는 선거구의 선거공무원에게 발부되며, 하원의원

선거 소집령은 선거위원에게 발부

 선거소집령을 수신한 선거공무원과 선거위원은 적절성을 판단 후 문제가 없으면 선거구에서 

발행하는 일간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야 함.

나. 선거일

 선거일은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23일 이후 31일 이내여야 함(연방선거법 제157조).

※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소집령 발부일로부터 10일 이후 27일 이내여야 함.

 선거일은 토요일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선거소집령에 명시(연방선거법 제152,158조)

 하원의원 총선거의 경우에는 각 선거구가 모두 같은 날을 선거일로 지정(연방선거법 제160조)

※ 상원 또는 하원 총선거의 선거일로 지정된 날에는 총독의 승인 없이 주 또는 주 일부의 선거나 국민투표

가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노퍽섬 또는 노퍽섬 일부의 선거, 국민투표는 주지사의 승인 없이는 시행되어

서는 안 됨(연방선거법 제394조).

<표 4-3> 호주 선거일정표(선거관리상의 일정)7)

항목 최소(일) 최장(일)

의회 임기만료 및 해산: 첫 회기 후 3년이 지나면 임기가 만료 되지만, 총독이 더 빨리 
해산을 명할 수 있음(헌법 제28조).

선거 공고: 정해진 기간 없음.

선거소집령 발부: 의회 임기만료 후 10일 이내 혹은 상원·하원의회 해산 선포 후 10일 이내
(헌법 제12,32조, 연방선거법 제151조)

0 10

선거인명부 마감: 선거소집령 발부 이후 7일 후 저녁 8시(연방선거법 제155조) 7 17

후보자 등록 마감: 선거소집령 발부 이후 10일에서 27일 사이 마감일 지정. 
지정된 날 오전 12시에 마감(연방선거법 제156조)

10 37

후보자 선언: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로부터 24시간 안에 공식적으로 후보자 발표
(연방선거법 제176조)

11 38

선거일: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23일에서 31일 사이(연방선거법 제157조) 33 68

선거소집령 반환: 발부일로부터 100일 이내(연방선거법 제159조) – 110

의회 개원: 새롭게 구성된 의회는 선거소집령 제출일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기를 시작해야 함(헌법 제5조)

140

7) AEC ‘When elections ard held’
https://www.aec.gov.au/learn/election-timetable.htm (검색일 20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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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선거일 선거간격 선거소집 및 공고 근거규정

한 국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4년 -
공직선거법

제34조

영 국 5월 첫째 목요일 최대 5년
∙ 의회가 해산되면 국왕이 선거소집령 발부

(실질적으로 총리가 결정)
∙ 의회해산 후 25일 이후 실시

1983년 국민대표법 
제23조, 부칙 1

미 국 11월 첫 번째 화요일 2년 ∙ 주의회에서 결정
연방법 제2편 제1장 

제7조

프랑스
선거소집령이 발부되는 날로
부터 일곱 번째 일요일

최대 5년
∙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내
∙ 의회해산 후 20일 이후 40일 이내 실시

헌법 제12조
선거법 

제54,55,122,173조

독 일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 최대 4년
∙ 임기만료의 경우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46개월 이후 48개월 이내 
∙ 의회해산 후 60일 이내 실시

기본법 제39조
선거법 제16,39조

일 본
선거일은 늦어도 12일 
전에 공시

최대 4년
∙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내
∙ 의회해산 후 40일 이내 실시

공직선거법 
제31,32조

스페인
선거소집령 발부 후 
54일이 되는 날

최대 4년
∙ 임기만료 25일 전에 국왕령으로 

선거소집령 발부
∙ 의회해산 시 선거소집령 발부 

선거법 제42,167조

스웨덴 9월 둘째 주 일요일 최대 4년 ∙ 의회해산 시 정부가 선거일 결정
선거법 

제1절 제3조

스위스
10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일요일

최대 4년 ∙ 연방의회가 선거일 결정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10,19조

캐나다 10월 세 번째 월요일 최대 4년
∙ 선거소집령 발부 후 4일 이내에 선거일 

공고
선거법 제57조

호 주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23일 
이후 31일 이내 토요일

최대 3년
∙ 임기만료 또는 의회해산 후 10일 이내에 

선거소집령 발부
연방선거법 

제151,157조

오스트리아 일요일 또는 공휴일 최대 5년
∙ 의회해산 시 100일 이내 정부가 관보에 

선거일 공표
헌법 제27,29조

의회선거법 제1조제2항

벨기에
이전 선거일로부터 5년이 지
난 첫 번째 일요일

최대 5년

∙ 의회해산 시 40일 이내에 선거 소집(2개
월 이내에 하원의회 소집)

∙ 내무부는 선거일 2주 전까지 관보에 선거
일 공표

헌법 제46,65조
선거법 제105조

체 코
금요일(2pm~10pm)부터 
토요일(8am~2pm)까지

최대 4년
∙ 선거일로부터 90일 이전에 대통령이 선

거를 공고해야 함. 
선거법 제1조제3,4항

칠 레 11월 세 번째 일요일 최대 4년 – 헌법 제26,47조
선거법 제183조

<표 4-4> OECD국가의 의회 선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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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선거일 선거간격 선거소집 및 공고 근거규정

덴마크 임기 이내 최대 4년

∙ 총리는 4년 이내에 선거를 소집할 책임
∙ 국왕이 선거소집령 발부
∙ 선거일 10일 전까지 내무부 장관이 별도 

공고

헌법 
제32조제1,2항

의회선거법 
제21조

에스토니아 3월 첫 번째 일요일 최대 4년

∙ 4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대통령이 소
집

– 의회해산 시 선거소집 20일 이후 40일 
이내 선거 실시

헌법 
제60,78조

핀란드 4월 세 번째 일요일 최대 4년
∙ 의회해산 시 대통령이 선거소집령 발령
– 선거소집령 공고 50일 이후 75일 이내 

(일요일) 실시

헌법 
제24,26조

선거법 
제107조

그리스 일요일 최대 4년

∙ 임기만료 또는 의회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 각료회의가 서명한 대통령령으로 
소집

∙ 선거소집령 공고 후 30일 이내 마지막 일
요일에 실시 

헌법 
제53조제1항
의회선거법 
제31,50조

헝가리 4월 또는 5월의 일요일 최대 4년
∙ 대통령은 해산 명령과 동시에 선거일확정
∙ 의회해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선거가 실

시되어야 함.

헌법(STATE) 
제2조제3항,
제3조제6항

선거절차법 제6조

아이슬란드

선거주기 이내에 실시
(이전 의회선거일과 같은 달, 
같은 주, 같은 요일 전까지 실
시)

최대 4년
∙ 선거위원회가 선거일 공표
∙ 의회해산 공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

거가 실시되어야 함.

헌법 제45조
선거법 제23조

아일랜드
소집령 발령 후 근무일 수 17
일~25일 이내

최대 5년

∙ 의회 해산이 선언되는 즉시 의회사무처장
이 선거소집령 발령

∙ 주택계획자치부 장관이 선거일을 결정해 
관보에 공표

선거법(1992)
제39,96조

이스라엘
이스라엘 Cheshvan월 
(9월~10월)의 셋째 주 
화요일

최대 4년
∙ 의회해산을 결정하는 법에 선거일이 포함

되어야 함(의회해산법이 통과한 날로부
터 5개월 이내에 선거가 실시되어야 함).

기본법(의회)
제9,34,35조

이탈리아 임기만료일 70일 이내 실시 최대 5년
∙ 내각의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집됨. 
– 선거일 45일 전까지 관보에 공표

헌법 제60,61조
하원선거법 제11조

라트비아 10월 첫 번째 토요일 최대 4년
∙ 의회해산 시 선거위원회가 선거일을 결정

해 관보에 공표(해산 후 2개월 이내에 실
시되어야 함)

헌법 제10,11,48조
선거법 제8조

리투아니아 10월 두 번째 일요일 최대 4년

∙ 대통령이 의회임기만료 6개월 전까지 공
표(의회임기만료 4개월 전까지 공표하지 
않을 경우 선거위원회가 법정 선거일에 
선거 실시) 

∙해산 시 3개월 이내에 선거가 실시되어야 함.

헌법 제55,57,58조
선거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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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선거일 선거간격 선거소집 및 공고 근거규정

룩셈부르크
이전 선거가 실시된 날과 같
은 날(그날이 일요일이 아닐 
경우 직전 일요일)

최대 5년 ∙ 의회해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헌법 제56,74조
선거법 제134조

멕시코 6월 첫 번째 일요일 최대 3년 – 연방선거법 제208조

네덜란드

3월 중 수요일
: 후보자 등록일(1월 30일 ~ 

2월 5일 사이 월요일) 
44일 후

※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칙령으로 요일 변경 가능

최대 4년
∙ 해산 시 칙령(Royal decree)으로 

선거일 결정

헌법 제54조
선거법 

제C1,F1,F2,J1조

뉴질랜드 토요일 최대 3년
∙ 총독은 해산 또는 임기만료 7일 이내에 

선거소집령 발령
헌법(1986) 제17조 
선거법 제125,139조

노르웨이 9월 중 월요일 최대 4년
∙ 국왕이 선거일을 월요일로 고정
∙ 선거위원회가 선거일‧투표장소‧시간 공표

헌법 제54조
선거법 

제91,92조,
제93조제3항

폴란드 임기만료 30일 이내(공휴일) 최대 4년
∙ 의회 임기만료 90일 이전에 대통령이 소

집하고 결정 5일 이내에 관보에 게시
헌법 제98조

선거법 제194조

포르투갈
9월 14일에서 10월 14일 
사이

최대 4년
∙ 대통령이 선거일 60일 이전, 해산의 경우 

55일 이전까지 선거일 공표
의회선거법 제19조

슬로바키아 토요일 최대 4년
∙ 의회 의장이 선거일 공표
– 선거에 대한 결정 공고는 법률집에 게시

헌법 제89조
선거법 제20조

슬로베니아
선거소집일로부터 60일 이후 
90일 이내

최대 4년

∙ 대통령이 임기만료 135일부터 75일 이
전까지 선거를 소집

∙ 해산 시 선거는 소집일로부터 40일 이후 
실시

의회선거법 
제12~15조

튀르키예 임기만료 전 마지막 일요일 최대 5년 – 헌법 제77조
의회선거법 제5,6조

※ 의원내각제 국가의 경우 집권당의 총수가 의원해산을 결정하거나 의회 내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또는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의회선거를 실시하게 됨. 반면, 대통령제 국가는 의원 임기가 끝날 때 의회선거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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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는 각국의 선거법에서 그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고, 등록은 선거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미국, 프랑
스, 호주)와 선거관리기관(프랑스, 일본, 스페인, 스웨덴, 캐나다, 호주)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미국, 독일)에
서 작성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

또한 선거 때마다 새로 명부를 작성하는 수시명부제(독일, 캐나다)와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정기등록명부제
(영국), 한 번 작성으로 그 효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영구명부제(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스웨덴, 
호주)로 구분

1 영 국

가. 작성권자: 선거인명부등록관(Registration Officer)(1983년 국민대표법 제9조)

 잉글랜드·웨일즈: 각 선거구에 1명씩 있으며, 수석행정관이 담당

 스코틀랜드: 군 또는 시의 토지사정관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 수석선거관

나. 작 성(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2)

 개별선거등록제(Individual Electoral Registration: IER)(선거인등록 및 관리법 제1~13조)8)

– 선거인등록은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등록 시 생년월일과 국가보험번호(National 

Insurance Number)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함.

※ 영국 선거 역사상 최근 100년간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됨. 

 - 기존의 1가정 1인 대표등록제를 개별등록으로 전환

 - 잉글랜드 및 웨일즈는 2014.6.10. 스코틀랜드는 2014.9.19. 이후 본격 시행됨.

 16세 이상의 모든 영국 시민은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등록양식을 다운받아 제출하

는 형식으로 선거인등록을 완료할 수 있음.9) 

8) GOV.UK. 2015.8.12. ‘Individual Electoral Registration.’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individual-electoral-registration (검색일 2022.6.24.)

9) GOV.UK. ‘Register to vote.’
https://www.gov.uk/register-to-vote (검색일 20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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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선거등록제 시행 전 이미 선거인등록을 마친 선거인 가운데 이름, 거주지 등이 본인

과 일치하는 경우는 추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 선거인명부등록관은 미등록 선거인에 한해 선거등록 양식이 첨부된 등록요청서를 반드시 

송부해야 함.10) 

– 지방 선거등록기관(Local Electoral Registration Office)은 선거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준 경우 3단위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할 수 있음(등록을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면제 가능).(잉글랜드 및 웨일즈 국민대표규정 제23조제3항)11) 

– 한편 선거인명부등록관은 지방정부의 승인 하에 필요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된 명부 출력 14일 전에 관련 사실을 반드시 공지해야 함.

– 그러나 전국적으로 명부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음.

 작성방법 및 열람12)

– 선거인명부 등록관은 개별선거등록제를 통해 집계된 선거인등록을 바탕으로 매년 12월 

1일 전체선거인명부(full register)를 작성하고 이후 매달 수정본을 작성

– 선거인명부 열람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며, 선거인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통해 

연중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선거인명부 등록관이 받아 결정하며,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청회를 거쳐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음.

다. 선거인등록자격(2000년 국민대표법 제1조제2항)

 16세 이상(투표는 18세 이상만 가능)

 영국 시민, 아일랜드, 영연방 시민 혹은 영국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시민

– 선거인등록 신청일자에 해당 선거구 거주자

– 북아일랜드의 경우 등록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북아일랜드 거주자

10) The Electoral Commission. ‘Electoral registration in Great Britain in 2021.’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who-we-are-and-what-we-do/our-views-and-research/ou
r-research/electoral-registration-great-britain-2021 (검색일 2022.6.24.)

11) GOV.UK. ‘The electoral register and the open register.’
https://www.gov.uk/electoral-register/overview (검색일 2022.6.24.)
Coventry City Council. ‘Registering to vote.’
https://www.coventry.gov.uk/info/8/elections_and_voting/765/registering_to_vote (검색일 2022.6.24.)

12) The Electoral Commission. ‘Guidance and resources for running electoral registration.’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electoral-administrator/running-electoral-registrat
ion (검색일 20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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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아일랜드는 17세 이상13)

 스코틀랜드, 웨일즈는 지방선거 및 스코틀랜드․웨일즈 의회선거의 경우 14세 이상(투표는 16

세 이상만 가능)14)

라. 부재자신고인명부15)(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선거인 등록 및 관리법 16~19조)

 신청기한

– 선거일 전 11일 오후 5시까지 선거인명부등록관에게 신청

– 건강상 이유로 인한 경우는 선거일 전 6일 오후 5시까지

 자격요건

– 군복무자, 해외공관 근무자 등 복무투표자, 여행 등으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시각장애인, 입원·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업

(선원, 트럭운전자 등)상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자,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자

 작성방법

– 대리투표명부, 우편투표명부로 구분해 작성

– 신체장애, 직업상 이유인 경우에는 확인자 또는 보증인의 서명 필요

2 미 국

가. 명부의 성격

 대부분의 주에서 선거인명부에 한번 등록되면 선거에서 장기간(2년 또는 4년으로 하는 주가 

많음) 선거에 불참하지 않는 한, 등록효력이 지속되는 영구명부제(40개 이상의 주에서 채택)와 

신청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부의 주에서는 정기적으로 선거인등록을 실시하는 정기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음.

13) The Electoral Office for Northern Ireland. ‘Registratio FAQs.’
http://www.eoni.org.uk/Register-To-Vote/Registration-FAQs#q18. (검색일 2022.6.24.)

14) mygov.scot. ‘Who can register to vote.’
https://www.mygov.scot/register-to-vote-scotland/ (검색일 2022.6.24.)

15) The Electoral Commission. ‘Apply to vote by proxy.’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voter/how-cast-your-vote/voting-proxy (검색일 20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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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방선거를 위한 선거인등록 절차(선거인등록법 제20503조)

 주법으로 마련된 선거인등록방법 외에 각 주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연방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한 등록절차를 규정해야 함.

– 자동차운전면허 신청과 동시에 하는 신청

– 연방선거위원회에서 규정한 양식으로 우편신청

– 주법에 따라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정된 등록 장소 또는 법에 따라 지정된 연방, 

주, 같은 법 제20506조에 따라 지정된 민간의 사무소에 신청

 선거인등록과 자동차운전면허의 동시 신청(선거인등록법 제20504조)

– 주법에 따라 해당 주의 자동차운전면허 신청은 신청인이 선거인등록 신청에 서명을 거부

하지 않는 한 연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인등록을 위해 신청한 것으로 봄.

– 각 주는 자동차운전면허 신청서의 일부분에 연방선거를 위한 선거인등록 신청서식을 포함

해야 함.

– 주의 자동차국에 접수된 자동차운전면허 신청서에 작성된 선거인등록 부분은 접수일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관에게 발송되어야 함.

 우편등록(선거인등록법 제20505조)

– 각 주는 연방선거에서 선거인등록을 위해 연방선거위원회가 규정한 우편 선거인등록 신청

서식을 사용해야 함.

– 주는 우편신청으로 주 관할에서 투표하도록 등록된 자, 이전에 주 관할에서 투표한 적이 

없던 자는 법률로 직접 투표하도록 하는 요건을 두어야 함.

다. 선거인등록 기관(선거인등록법 제20506조)

 각 주는 공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주내의 모든 사무소 및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주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모든 사무소를 선거인등록 기관으로 지정해야 하고, 주 또는 지방

정부 사무소나 사무소의 동의 하에 연방과 민간사무소를 선거인등록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선거인등록 기관의 임무

– 우편 선거인등록 신청 서식의 배부

– 신청인이 거절하지 않는 한 선거인등록 신청 서식의 작성에 대한 지원

– 해당 주의 선거관리관에게 발송하는 선거인등록 신청 서식의 접수

 연방정부의 모든 부처와 다른 집행기관은 선거인명부 등록을 시행하는데 주정부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기타 비정부기관에게도 권장해야 함.

 선거인등록 기관에 접수가 완료된 등록신청서는 접수일 후 10일 이내에 해당 주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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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게 발송되어야 하고 만약 등록신청서가 등록마감일 5일 전까지 접수되었다면 그 신청은 

접수일 후 5일 이내에 해당 주의 선거관리관에게 발송되어야 함.

라. 선거인등록 관리와 관련된 요건(선거인등록법 제20507조)

 연방선거의 선거인등록 관리에 있어 각 주는 

– 모든 선거권이 있는 신청인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등록을 보장해야 함.

– 관련 선거관리관에게 신청 처리와 관련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함.

– 등록인의 요청, 주법에 따른 유죄의 선고 또는 정신적 장애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식적인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함.

– 공식적인 선거인명부에서 사망한 자 또는 주소를 옮긴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의 이름을 

합리적으로 삭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함.

– 선거권 요건, 허위 등록신청서 제출에 대해 법에 규정된 벌칙을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하며, 

특정 선거인이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등록 기관의 명칭을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함.

 연방선거를 위한 정확한 선거인명부의 관리를 위하여 주의 선거인명부 갱신 프로그램 또는 

기타 활동은 통일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선거인명부 등록인의 투표불참을 이유로 연방선거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지 말아야 함. 

 주는 다음의 경우 외에 등록인이 주소를 변경했음을 이유로 연방선거 선거인명부에서 등록인

의 이름을 삭제해서는 안 됨.

– 등록인이 등록된 등록관의 관할 외의 장소로 주소를 변경했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

– 등록인이 현재의 주소에 관한 진술에 대해 회신하지 않는 경우 또는 통지일로부터 통지일 

후에 실시된 두 번째 연방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거에서 투표한 적이 없거나 투표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경우

 지방법원에서 중죄로 판결된 경우 연방검사는 그 범죄자의 주소지 주 선거관리책임자에게 

범죄자의 이름, 판결일, 유죄판결 및 선고형량 등이 포함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함.

3 프랑스

가. 개 요

 선거인명부는 코뮌(Communes)16)단위로 작성되며, 영구통합선거인명부제를 채택(선거법 제16조)

16) 프랑스의 가장 작은 단위의 지방행정단위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함.



222  ∙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 영구통합명부제17)가 도입됨에 따라 통합선거인명부는 국립통계경제연구소(l’Institute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에서 관리하며 선거인명부 작성·수정 등 변경사항

이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즉시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통지할 의무 부과

 선거인명부등록은 의무적이고, 본인의 신청에 의하며 등록되며,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이중

등록 될 수 없음(선거법 제9~11조).

※ 한편 점차 낮아지는 젊은 선거인의 투표율을 향상 시키고자 1997년 프랑스는 18세 이상의 젊은이들이 

자동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도록 법을 개정함.18)19) 

– ｢18세 개인의 선거인명부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법(제11,17조)을 개정

∙ 선거인명부 등록은 신청등록제이지만 이 법을 통해 직권명부제 성격을 일부 도입

∙ 예를 들면, 이 법에 따라 18세가 되었을 때 선거인명부에 자동으로 등록되더라도 이후 

이사 등을 통해 관할 행정구역이 바뀌게 되면 본인 스스로 새로운 관할 행정구역의 선

거인명부에 등록해야 투표권을 가질 수 있음.

나. 등록요건

 본인의 신청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됨(선거법 제11조).

– 해당 코뮌에 실제의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코뮌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26세 이하 자녀 중 선거권을 해당 코뮌에서 행사하기를 원하는 자

– 해당 코뮌에 거주하지 않지만 등록을 신청하는 연도에 해당 코뮌의 직접세 납세자명부

(lerole dune des contributions directs)에 계속하여 2회 이상 기재된 자 중에서 선거권

을 해당 코뮌에서 행사하기를 원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 공무원의 자격으로 해당 코뮌 의무적 거소(une residence abligatoire)를 갖는 자

– 명부확정 전까지 선거인명부 등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 등

17) 선거인명부 등록방식 개혁에 관한 2016년 8월 1일 법률 제2016-1048호 제2조제I항 및 제7조의 적용에 따른 통합선
거인명부 관리를 허용하는 개인정보 자동처리의 신설에 관한 명령
Legifrance.gouv. 「Décret n° 2018-343 du 9 mai 2018 portant création du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permettant la gestion du répertoire électoral unique pris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I de l’article 2 et de l’article 7 de la loi n° 2016-1048 du 1er août 
2016 rénovant les modalités d’inscription sur les listes électorales」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36896646 (검색일 2022.6.24.)

18) Legifrance.gouv. 「LOI no 97-1027 du 10 novembre 1997 relative à l'inscription d'office des personnes 
âgées de dix-huit ans sur les listes électorales」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00368776 (검색일 2022.6.24.)

19) ASSEMBLÉE NATIONALE. ‘RAPPORT D'INFORMATION sur le suivi de l'application de la loi n° 
97-1027 du 10 novembre 1997 relative à l'inscription d'office des personnes âgées de dix-huit ans 
sur les listes électorales(INFORMATION REPORT on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Law No. 
97-1027 of 10 November 1997 on the registration of officers of eighteen years of age on the electoral 
lists).’http://www.assemblee-nationale.fr/rap-info/i3314.asp (검색일 20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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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국민으로서 국외에 거주하는 자 중 프랑스 영사관에 등록되어 있는 자와 군인은 신청

에 의하여 아래의 코뮌 중 어느 하나에 등록할 수 있음(선거법 제12,13조).

– 출생지인 코뮌, 최종 주소지가 있던 코뮌(6개월 이상 거주)

–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출생하였거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되었던 코뮌

– 직계비속 중 어느 한 사람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코뮌

 프랑스 시민(재외국민 포함), 직업·계약군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는 코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선거법 제14조).

 해상생활을 하는 선원 등과 그 가족은 거주와 관계없이 시행중인 제(諸)법률에 규정된 기타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드-프랑스지방(Région Ilea-de-France) 등 일정한 지역에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선거법 제15조).

다.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수정

 선거인명부 기재사항(선거법 제16조제2항)

– 선거인의 이름, 주소 또는 거소, 생년월일 및 출생지

 선거인명부 작성(수정)기관(선거법 제16조)

– 선거인명부는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가 작성한 영구통합선거인명부에서 코뮌별로 

분류하여 코뮌 또는 그 대리인과 도지사 또는 부지사가 대표자로 구성되는 행정위원회에

서 작성

– 시장은 영구통합선거인명부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송부하며 거주

지 변경사항 및 배정된 투표소 변경사항을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통지

– 국립통계경제연구소는 통지받은 변경사항 등을 영구통합선거인명부에 반영한 후 이를 다

시 시장에게 송부

 등록(수정)방법(선거법 제17,18조)

– 등록은 신고주의(선거인의 청구에 의함)와 직권주의 병용

–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거인은 늦어도 선거일 전 여섯 번째 금요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선거인명부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반대심의과정을 거쳐 요건

을 갖추지 못한 선거인을 명부에서 삭제

– 등록이나 삭제에 대한 결정은 2일 이내에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송부되어 영구통합선거

인명부에 반영 

– 투표구행정위원회가 실시한 가장 마지막 회의로부터 결정된 선거인의 등록 및 삭제일람

표는 투표구행정위원회가 소집된 다음날 공개되며 선거인명부가 공개된 때로부터 7일

까지 열람 가능(선거법 제19조, 제19-1조,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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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구행정위원회는 1년에 적어도 한 번 소집되며, 각 선거일 24일부터 21일 전에 소집됨(선거법 

제19조).

 이의신청(선거법 제20조)

– 선거인, 도지사, 부지사는 행정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적법하게 작성하지 않았다고 인정

될 경우 예심법원(le tribunal d’instance)에 제소할 수 있음.

– 예심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지만, 파기원(Cour de Cassation)에 상고 가능

– 행정위원회에 의하여 삭제 또는 등재된 선거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이 통지된 때로부

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선거법 제18,32조)

– 코뮌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모든 선거인은 특정 선거인의 등록이나 제명 또는 불법등록

을 고발할 수 있음.

라. 수정기간 경과 후의 등록(선거법 제30,31조)

 사유 및 대상

– 등록기간이 만료된 후 전임되거나 퇴직한 공무원 및 그 공무원의 동거가족

– 등록기간이 만료된 후 법정의무를 마치고 귀향한 군인, 징집면제되거나 동원해제된 군인, 

전역 시 주소를 변경한 군인

– 등록기간이 만료된 후 선거인의 연령요건을 충족하게 된 국민

– 등록기간이 종료된 후 귀화한 국민

–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박탈된 투표권을 회복한 국민

 등록방법: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코뮌 사무소에 제출(선거법 제31조)

 기   간: 선거일 10일 전까지

 심사 및 결정: 시청이 심사하고 3일 내에 결정

 처리조치

– 결정 즉시 당사자 및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통지

– 국립통계경제연구소는 이를 해당 선거인이 과거에 등록된 선거인명부 소관 시청에 통지  

– 시장은 선거일 5일전에 해당 선거인명부 등록 결정을 공고

※ 착오로 선거인명부에서 누락,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에 대하여는 선거일까지 예심법원의 

판사가 판결

마. 선거인명부의 보존·열람 등

 영구통합선거인명부는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서 관리(선거법 제16조)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용지의 인쇄비용은 국가가 부담(선거법 제29조)

 선거인명부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금지(선거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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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의 연령을 증명하기 위한 출생증명서는 모든 청구자에게 무료로 발행되는데, 다만, 그 

용도는 선거인등록에 한정(선거법 제42조)

4 독 일

가. 작성

 게마인데(Gemeinde) 행정청이 선거 시마다 투표구별로 직권으로 작성, 수시명부제(연방선거

법 제17조, 연방선거법시행령 제14,16조)

 명부작성기준일은 선거일 42일 전으로 정해져 있으며, 주소가 없거나 해당 선거구지역 내에 

계속적으로 거소를 가진 자와 직권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는 교도소와 이와 동등한 

시설에 있는 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선거일 전 21일까지 신청하면 등록될 수 

있음(연방선거법시행령 제16,18조).

 명부작성기준일 이후에 주민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선거일 전 15일까지 신고하면 추가 등록 가능

나. 등록요건(연방선거법시행령 제16조)

 선거일 42일 전에 다음 각 호에 사항을 행정청에 신고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등록됨.

– 거주지

– 선장이나 승무원으로서 고용, 급료 또는 교육을 이유로 연방국기를 게양할 권한이 있는 

해양선박에 있는 사람(연방선거법 제12조제4항제1호)

– 독일연방공화국 내 선박대장에 등재된 내륙 선박(연방선거법 제12조제4항제2호)

– 교도소나 이에 준하는 시설(연방선거법 제12조제4항제3호)

다. 열람(연방선거법시행령 제21조)

 행정청은 선거일 전 20일부터 16일 사이에 선거인명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명부열람기간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비치

 선거인명부를 전산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모니터(Data terminal)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라. 이의신청 등 불복제도와 명부의 수정(연방선거법시행령 제22,23조)

 선거인명부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 행정청에 서면 또는 구두

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선거일 10일 전까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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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때 구제방법을 함께 안내해야 하고, 등록을 요구하

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선거인명부의 수정이후 선거인에게 투표통지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인정해야 함.

 행정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선거구선거위원장에게 불

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복신청을 받은 선거구선거위원장은 선거일 4일 전까지 결정하여야 

하고 선거구선거위원장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선거심사절차(Wahlprüfungsverfahren)에 의

하지 않는 한 다툴 수 없음.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개시 후에는 이의신청·불복신청의 경우에만 수정할 수 있으나,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수정 가능

마. 명부의 확정(연방선거법시행령 제24조)

 선거인명부는 늦어도 선거일 전일까지 확정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선거일 3일 전까지 행정

청이 확정

 또한 행정청은 명부의 폐쇄와 동시에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확정

5 일 본

가. 선거인명부(공직선거법 제19조)

 직권등록제(1969년 이전에는 직권등록제와 신고등록제 병용)에 따른 영구명부제를 채택함.

 하나의 명부를 참의원 및 중의원,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모든 선거에 활용함.

나. 명부의 작성(공직선거법 제19~28조)

 선거인명부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며, 선거인의 이름·주소·성별·생년월일 등을 기

재함.

 선거인명부는 해당 시정촌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으로서 주민표 작성일부터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시정촌 등의 주민기본대장에 등

록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작성함.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록자격이 있는 자를 상시 조사해야 하며, 선거인명부

에 등록하기 위한 정리를 해야 함(공직선거법시행령 제12조).

 종전 매년 1회 정기 등록을 실시했으나 법 개정으로 매년 4회 정기등록을 실시하며, 천재·지

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일을 통상의 등록일 후로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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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등록

∙ 등록기준일: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1일

∙ 선거인명부는 자기디스크로 작성할 수 있음.

– 선거 시 등록

∙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

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회)

가 정하는 날 현재로 해당 시정촌선거인명부에 등록함.

–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고, 선거인명부 등록은 선거일공고일의 전일에 행하는 것이 

관례임.

– 선거인명부 등록 시 누락된 자를 구제하는 예외적인 조치로 보정등록제도가 있음.

 선거인명부의 표시 및 말소

–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가 선거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선거권을 상실하게 되거나 해당 

시정촌의 구역 내에 주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에도 선거인명부의 등록을 즉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명부상에 내용을 표시하고, 등록자격 회복 시 삭제함.

– 사망 또는 일본 국적 상실시, 전출로 표시된 자가 해당 시정촌의 구역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지 4개월이 경과된 경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을 이전한 경우, 오기된 경우에는 

즉시 명부에서 등록을 말소함.

다. 이의신청 등(공직선거법 제24,25조)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해당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정기등록의 경우 등록이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5일간, 선거시등록의 경우 등록이 있은 날의 다음날까지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 또는 관계인은 해당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

를 피고로 해당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7일 이내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으나, 최고재판소에 상고 가능함.

※ 선거인명부의 등록내용의 오기·누락 등으로 인한 하자는 선거인명부에 관한 쟁송으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쟁송으로는 다툴 수 없지만, 등록이 전부무효인 경우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한 쟁송으로 다툴 수 있음.

라. 통보 및 열람에 제공 등(공직선거법 제28조의2, 제29조)

 시정촌장 및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주소 유무 및 기타 선거자격의 확인에 관한 

자료를 상호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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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공시일부터 선거일 후 5일까지를 제외하고는 

선거인명부의 초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명부에 누락·오기 등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의 수정에 

관하여 조사를 청구할 수 있음.

6 스페인

가. 등록(선거법 제31~33조)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이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투표권을 

상실하지 않은 사람을 등록

 선거인명부는 스페인 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자선거인명부와 해외거주자 

및 부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선거인명부로 구성되며,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동시 등록은 

불가능함.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모든 종류의 선거에 적용

 해당 시청은 직권으로 시 주민의 등록절차를 관장하고, 해외공관 영사관은 직권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스페인 시민의 등록절차를 관장

 선거인명부는 투표구별로 정리되는데 각 선거인이 한 투표구에 등록되며, 누구도 여러 투표구

에 함께 등록되거나 한 투표구에 여러 번 등록될 수 없음.

 선거인명부 등록은 의무사항으로 투표 시에는 선거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이름과 성만 필요하

지만, 이름과 성 및 신분증번호를 선거인명부 기타 정보란에 기입해야 함.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2회 이상 등록되어 있다면 가장 마지막 등록이 유효하고 같은 날짜에 

등록이 되었다면 선거인에게 통지한 후 10일 이내에 택하도록 하는데, 불이행 시 주관기관이 

직권으로 결정

 선거인명부에 변동이 있을 시 선거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함.

나. 작성(선거법 제34~37조)

 선거인명부는 영구적이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갱신

 선거인명부를 매달 갱신하기 위해 각 시청은 선거인명부관리국의 해당 도(道) 출장소에 그 

달에 주민대장 등록사항 관련 변동내역을 선거인명부 관리국 지침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통해 매월 마지막 근무일 전날까지 보내야 함.

 해외에 살고 있는 비거주 선거인들의 명부갱신을 위해 영사관은 시청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당지역 내에 사는 스페인 시민의 등록 및 삭제, 주소지 변경 또는 새로운 선거구 내 임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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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신청 등 선거인명부 관리국에 보고해야 할 변동사항을 처리해야 함.

 선거인명부관리국은 매월 말일까지 통보된 정보로 매월 정보갱신 작업을 해야 함.

다. 열람(선거법 제38,41조)

 선거인명부관리국의 도 출장소는 갱신된 선거인명부 등록사항을 일반인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 경우 열람은 시청, 영사관 또는 해당 도 출장소에서 가능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인명부관리국의 도 출장소에 해야 하며, 도 출장소는 이의

제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

 선거인명부 등록에 필요한 선거인들의 인적사항, 선거인명부에 대한 사항 등은 국왕령으로 

정함.

 사법적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인명부에 명시된 선거인의 신상정보 공개는 

금지됨.

 각 후보자의 대리인은 후보자 확정 후 2일부터 투표소 별로 정리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명부 

사본을 정보처리에 필요한 지원용으로 교부받을 수 있으며 선거법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

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역선거위원회는 관할 지역의 선거인명부 사본을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보관해야 함. 

라. 수정(선거법 제39,40조) 

 각 선거에서 선거소집일 기준 두 달 전 1일 현재 마감된 명부를 확정된 선거인명부로 함.

 시청과 영사관은 선거소집일 후 6일부터 8일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구역에서 선거

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함. 

 위 기간 내에 누구든지 자신의 개인정보 오류 수정, 같은 선거구안의 주소 변경 또는 선거구 

내 선거인의 누락에 관하여 선거인명부관리국 도 출장소, 시청 또는 영사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선거인명부관리국의 도 출장소는 접수된 이의제기에 대하여 3일 이내 결정하고 해당 기관에 수

정을 지시함. 이 경우 선거소집일로부터 17일째 되는 날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하고 그 결정사항

을 이의제기자 및 해당 시청과 영사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인명부관리국의 결정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심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고되어야 하고, 이 판결은 최종적인 사법절차임.

 선거인명부관리국은 모든 선거인들에게 갱신된 선거인명부 등록사항과 해당 투표구 및 투표

소에 대한 정보가 수록된 카드를 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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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웨덴

가. 작성(선거법 제5절 제1조)

 중앙선거청은 선거가 실시되는 때 각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함.

 ｢국세청 주민등록업무 관련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법(2001:182)｣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와 ｢부

동산등록법(2000:224)｣에 의한 부동산등록부상 선거일 30일 전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기

준으로 작성

나. 등록(선거법 제5절 제2,4조)

 선거일 30일 전 현재 주민등록정보와 부동산등록정보에 따른 선거인(제5절 제1조에 따른 선거

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등록함.

 국내에 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스웨덴 시민권자는 주민등록이 중단된 후 10년

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되, 그 이후에는 본인이 국세청에 문서상으로 자신의 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만 매 10년 단위로 선거인명부에 등록함.

 스웨덴 내 일정 거주단위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선거인 또는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선거인

은 가장 최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다. 수정

 선거인명부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었거나 오류로 명부에서 제외되었다고 여겨지는 경우 늦

어도 선거일 12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정을 요구해야 함(선거법 제5절 제6조).

– 선거일 30일 전 이후에 발생된 사실에 대해서는 명부 수정요구 불가

– 지방선거청이 서면상의 요구 등을 검토함.

 수정된 명부는 기초자치구의 선거위원회로 최대한 빨리 송부함(선거법 제5절 제7조).

– 수정 사실이 선거위원회에 송부되기 전에 선거인명부에 반영될 수 없는 경우 중앙선거청 

또는 지방선거청은 선거위원회가 직접 수정 사실을 등재하도록 함.

라. 투표카드(voting card, 투표안내문)의 작성·송부

 투표카드를 작성해서 보냄(선거법 제5절 제8조).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내에 거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선거인의 경우는 요청한 경우에

만 투표카드를 작성함.

 투표카드의 내용(선거법 제5절 제9조)

– 선거인명부에 있는 선거인의 이름과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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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 선거인이 갈 투표소 및 해당 투표소 운영시간

 투표카드 추가 요청(선거법 제5절 제10조)

– 필요할 경우 선거인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로 투표카

드를 받을 수 있음.

– 추가 투표카드는 중앙선거청, 지방선거청, 재외공관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음. 

8 스위스

가. 등록(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조제1,2항)

 정치적 주소지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그 

등록과 말소는 공식적으로 행해져야 함.

※ 정치적 주소지(Politischer Wohnsitz, Political domicile)(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조)

 ․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거주하고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코뮌을 의미함.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출신 코뮌에서 투표

 ․ 출신증명서 이외의 신분증명서(주거증명서, 임시증명서 등)를 제시하는 자는 출신증명서가 제시된 코

뮌의 명부에 자신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정치적 주소지를 취득

 선거일 5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투표 가능

나. 열람(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조제3항)

 투표할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음.

9 캐나다

가. 작성 및 관리(선거법 제44조)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청장이 관리함.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됨.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는 각 선거인의 선택사항임.

 선거인명부는 선거소집령 발행 이후 예비선거인명부 → 수정선거인명부 → 공식선거인명부 

3단계로 작성되고, 선거일에는 공식선거인명부(Official list of electors)를 사용(선거법 제93조~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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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청장은 선거일 후 최종선거인명부(Final list of electors)를 작성해야 함(선거법 제

109조).

나. 예비선거인명부(Preliminary Lists of Electors)(선거법 제93~95조)

 선거관리청장은 선거소집령 발행 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의 각 투표구의 예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다른 모든 정보와 함께 선거구의 선거관리관에게 송부해야 함.

※ 예비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의 이름과 주소 및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선거인의 주소별이

나, 선거인의 이름 알파벳순으로 배열해야 함.

 명부작성

– 명부작성은 전적으로 선거관리청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각 선거 사이에 주기적으로 

예비선거인명부를 갱신함.

– 갱신은 주와 지구 선거인명부, 운전면허청, 통계청, 국세청, 이민국 등의 자료를 통해 이

루어짐.

– 각 선거관리관은 선거구의 예비선거인명부를 송부받은 때에 명부를 요청한 해당 선거구의 

각 후보자에게 예비선거인명부 사본 1부와 전자적 파일 사본 1부를 교부해야 함(후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 4부까지 교부할 수 있음).

 각 선거관리관은 선거일 전 24일까지 예비선거인명부에 있는 각 선거인에게 등록확인통지서

(notice of confirmation of registration)를 발송

 등록확인통지서의 내용

– 선거인의 투표소 주소와 접근편의시설 보유 여부

– 선거일 투표시간

– 선거정보 문의 전화번호

– 사전투표날짜, 투표시간 및 장소

– 투표를 하기 위해 신분 및 거주지 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 

다. 수정선거인명부(Revised Lists of Electors)(선거법 제96~105조)

 선거구의 선거관리관과 부선거관리관,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구의 예비선거인명부의 추가, 

수정 또는 삭제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관과 부선거관리관은 다음 사항

을 수정할 수 있음.

– 명부에 누락된 선거인 추가

– 명부에 있는 선거인에 관한 정보 수정

– 명부에 잘못 기재된 자의 명단 삭제(사망, 해당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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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청장은 예비선거인명부 수정개시일을 확정해야 하며, 수정기간은 선거일 6일 전 오후 6시까

지임. 각 선거관리관은 명부수정기간 중에 적어도 선거일 5일 전까지 수정선거인명부에 추가된 선거

인에게 등록확인통지서를 송부해야 함.

 각 선거관리관은 선거일 11일 전에 해당 선거구의 수정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함.

 선거관리청장은 선거일 5일 전에 수정선거인명부를 관보에 게재해야 함.

라. 공식선거인명부(Official Lists of Electors)(선거법 제106,107조)

 각 선거관리관은 선거일 7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일에 사용할 각 투표소의 공식선

거인명부를 준비함.

 각 선거관리관은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관리를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인의 출생연도가 

표기된 공식선거인명부 또는 수정선거인명부를 교부해야 함.

 각 선거관리관은 각 후보자와 등록 정당에게 선거인의 출생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수정선거인

명부 및 공식선거인명부 사본 1부와 전자적 파일 사본 1부를 각각 교부해야 함.

마. 최종선거인명부(Final Lists of Electors)(선거법 제109조)

 선거관리청장은 선거일 후 지체 없이 각 선거구의 최종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함.

 선거관리청장은 각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당선자에게 최종선거인명부의 사본 

1부과 전산 파일 사본 1부를 각각 교부해야 함.

※ 선거인명부의 사본을 교부 받은 정당, 후보자, 당선자는 후원금 모금과 당원모집, 선거인과의 연락을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음. 단, 예비선거인명부의 사본, 수정선거인명부의 사본을 교부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후원금 모금 및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선거법 제110조).

10 호 주

가. 작성20)

 선거위원회가 각 주 또는 준주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정부기관의 데

이터나 전화, 메일, 방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선거인명부를 점검·갱신(연방선거법 제90조)

– 주 또는 준주는 각 선거구별로 선거인명부를 분할 함.

–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의 성, 세례명 또는 이름과 거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20) 호주선거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내용 참고(연방, 주, 준주의 모든 공무원과 거주하는 사람들은 선거인등록
부 작성, 관리, 수정을 위해 선거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AEC. ‘Privacy Policy.’
http://www.aec.gov.au/footer/Privacy.htm (검색일 20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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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

 18세 이상인 호주 시민(또는 1984년 1월 26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영국 시민)은 선거인명

부에 등록될 자격이 있음(연방선거법 제93조). 

– 정신이상자, 모반죄 또는 반역죄를 선고받고 사면되지 아니한 자, 3년 이상의 형을 받고 

복역 중인 자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수 없음.

 선거위원은 허위 또는 모욕적 이름, 알파벳으로 표기되지 않는 이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선거인명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93조의1).

 16세가 되면 연방정부 선거를 위해 등록할 수 있으며, 17세에는 주정부 선거를 위해 등록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98,100조).

– 그러나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투표할 수 없음.

 ｢호주 시민권법(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에 따라 호주 시민권자가 되기 위하여 

신청한 자는 임시선거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호주 시민권자가 될 것임을 통지받은 사람

은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99조의1,2).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등록신청, 주소지 이전 등 선거인명부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1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연방선거법 제101조), 등록신청 처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10 페널티 유닛(1,600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됨(연방선거법 제103조).

– 이사하거나 이름을 변경할 때마다 새로운 등록서식을 작성하여 매번 등록을 갱신해야 함

(연방선거법 99조).

 선거위원회에서는 다른 정부기관 자료로 얻게 된 정보를 통해 적법한 선거인을 선거인명부에 

직접 등록하고 갱신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103조의1,2).

– 이는 선거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이후 선거인은 선거위원회로부터 자세한 변경사항이 

적힌 서신을 받게 되며, 선거인은 28일 이내에 직접 등록 및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음.

– 선거인명부와 관련된 선거구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선거인명부 마감일 오후 8시부터 선거

일 투표마감 시까지는 선거인명부의 갱신 또는 이전, 등록조치를 해서는 안 됨.

–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전자통신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에 

정의된 전자적 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다. 열람 및 정보공유

 선거구의 선거인명부 사본은 통상적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일반인

에게 공개되는 선거인명부(이름과 주소 포함)는 선거위원회 사무소에서 볼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90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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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위원회가 선거인명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특정인 및 특정단체는 다음과 같음(연방선거

법 제90조의2).

– 선거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개인 또는 단체

– 주 및 준주정부 선거관리기관

– 상·하원의원, 등록된 정당, 하원의회선거 후보자

– 승인된 의료연구 및 공중보건 심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

※ 제공하는 정보 및 정보제공 조건은 대상별로 차이가 있음.

 제공받은 정보는 허가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사안별로 

벌금이 부과됨(연방선거법 제91조의1).

라. 이의제기 신청

 선거구에 등록된 자는 다른 사람의 등록에 대해 선거위원에게 수수료 2달러를 납부하고 이의

를 제기(private objection)할 수 있고, 선거위원도 선거인명부 등록에 이의를 제기(official 

objection)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114조).

 이의제기 신청 및 통지는 규정된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선거위원은 이의제기에 

대해 규정된 서식에 따라 이의제기자, 이의근거 등이 명시된 통지서를 이의신청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함(연방선거법 제115,116조).

– 선거위원은 해당 이의가 사소하거나 남용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의신청 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해당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선거위원은 이의신청대상자의 답변을 수령하거나 이의제기 통지를 한 날로부터 20일 후 지체 

없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함(연방선거법 제118조).

–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선거위원은 조사를 할 수 있음.

– 이의제기가 타당하면 선거인명부에서 선거인의 이름을 삭제하고, 이의제기자에게 수수료 

2호주달러를 돌려줌. 

– 선거위원은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이의신청자와 이의신청대상자에게 규정된 형식에 따

라 서면으로 통지함. 

 이의제기 신청자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선거위원회에 내부심사(Internal review)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Administrative Appeal Tribunal)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120,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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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중앙정부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

(25)

안도라,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콩고공화국, 키프로스, 적도기니,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란, 이스라엘, 쿠웨이트,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미크로네시아연합, 몽골, 모로코, 나우

루, 노르웨이, 포르투갈, 세네갈,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시리아, 투발루

지역정부

(Regional Government)

(2)

인도네시아, 미국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

Authority)

(26)

한국, 알제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중국, 코모로, 체코, 덴마크, 프랑스, 가봉, 독일, 아일

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니우에,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영국, 베트남

선거관리기관

(Election Management

Body)

(126)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호주, 아제르바이잔, 바하

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

와나,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

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에스와

티니, 에티오피아, 피지, 감비아, 조지아,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

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 이라크,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케

냐,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말라

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군도,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모

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팔라

우,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루마니아, 르완다, 세인

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솔로

몬군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웨덴, 타지키스

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튀르키예, 투르크

메니스탄,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기타

(10)

바레인, 벨라루스, 쿡제도, 쿠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모나코, 산마리노, 스페인, 우즈

베키스탄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Which is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registration of 
voters for national elections?’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VR004 (검색일 2022.3.31.)

<표 4-5> 각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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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작성 방법 작성 시기 담당 기관 근거규정

한 국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구·시·군의 장
공직선거법 

제37조

영 국
신청등록제

(개별선거등록제)
정기등록명부제
(1년마다 작성)

선거인명부등록관
1983년 국민대표법

제9조, 부칙 2

미 국
신청등록제

(대부분의 주)
영구명부제

(대부분의 주)
주 또는 지방정부

사무소
선거인등록법
제20503조

프랑스 신청등록제 영구명부제 투표구행정위원회 선거법 제11,16조

독 일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게마인데 행정청
연방선거법

제17조

일 본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3·6·9·12월 작성)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19조

스페인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매월 갱신)

선거인명부관리국
선거법

제31~33조

스웨덴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선거일 30일 전 
기준으로 작성)

중앙선거청
선거법 

제5절 제1조

스위스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주 행정당국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조

캐나다 신청등록제 수시명부제 선거관리청장 선거법 제44조

호 주 신청등록제 영구명부제 선거위원회 연방선거법 제90조

오스트리아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지방자치단체
의회선거법 제23조
선거인등록법 제1조

벨기에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법 제10,15조

칠 레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선거위원회
선거인등록법
제2,3,5조

체 코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지방자치단체

내무부
선거법 제5,6조

덴마크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지방자치단체
의회선거법 

제18조제1,2항, 
제19조

에스토니아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인구등록관리국
(내무부산하)

의회선거법 제22조

핀란드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인구등록관리국
(재정부 산하)

선거법 제18조

그리스 직권등록제
정기등록명부제
(1년마다 갱신)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의회선거법 
제9,10조

<표 4-6> OECD국가의 선거인명부 작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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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itizens Information. 'registering to vote.'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government_in_ireland/elections_and_referenda/voting/regi
stering_to_vote.html#l82302 (검색일 2022.7.12.)

국가명 작성 방법 작성 시기 담당 기관 근거규정

헝가리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선거위원회
선거절차법 

제76조제2항, 
제82조

아이슬란드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지방자치단체
인구등록기관

의회선거법 제21조

아일랜드 신청등록제21)
정기등록명부제
(1년마다 갱신)

지방자치단체
선거법(1992)

제8,13조

이스라엘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내무부
선거법

제26조제A,D항

이탈리아 직권등록제
정기등록명부제

(1년에 2번, 선거전 갱신)
지방자치단체

(지역선거위원회)
선거인등록법

제3,4조

라트비아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중앙선거위원회
시민·이민사무국

선거인등록법
제3,5조

리투아니아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중앙선거위원회 선거법 제53조

룩셈부르크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법 제7조

멕시코 직권등록제
정기등록명부제
(1년마다 갱신)

연방선거위원회
(선거인등록부사무국)

선거법
제132,133,138조

네덜란드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법 제D1,D2조

뉴질랜드 신청등록제 영구명부제
선거위원회
선거등록관

선거법 제22,82조

노르웨이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지방정부현대화부

(선거관리국)
선거법 제2‒3조

폴란드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선거위원회(관리·감독)

지방자치단체(유지·관리)
선거법 제18,26조

포르투갈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내무부 관리국
선거인등록법
제1,3,5조

슬로바키아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법 제9,11조

슬로베니아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지방자치단체

내무부
선거인등록법
제4,20~22조

튀르키예 직권등록제
정기등록명부제

(1년마다 수정, 선거시 갱신)
최고선거위원회

(선거권자등록사무국)
선거기본법
제28,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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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후보자

선거법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시기 및 과정에 대해 규정한 국가로 독일이 유일하며, 다른 국가의 경우 
정당 당헌 및 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거나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함.

후보자 등록은 각국의 선거관리 방식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청하되,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후보자 본인의 승낙서 
등의 서류를 제출

Ⅰ 정당의 후보자 추천 

1 영 국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각 정당의 내부 사항으로 이에 대한 법 규정은 없음.1)

 각 정당의 중앙당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되, 후보자 선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구당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후보자 선출의 구체적 결정 권한은 해당 선거구 후보자선출위원회가 보유하고, 중앙당은 

일종의 후견인 역할 수행

가. 보수당(Conservative Party)2)

 선거본부(Conservative Campaign Headquarters: CCHQ)

– 총선 주기에 맞추어 새로운 적격후보자명부(Approved List: A-List)을 운영·관리함으로써 

지역구에 적합한 인물을 충원하는 방식을 채택

– 지구당(Local Constituency Association)에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 사안을 일

임. 그러나 중앙당이 선정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때로 적격후보자명부 제출을 

요구

1) The Electoral Commission. ‘Candidate guide-UK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part2b/6.’ p.11.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4262 (검색일 2022.6.27.)

2) Conservatives ‘Guide to becoming a Conservative party candidate.’  
https://public.conservatives.com/static/documents/candidates/Guide%20to%20becoming%20a%20Co
nservative%20Party%20Parliamentary%20Candidate-HH.pdf (검색일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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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이후 의회평가위원회(Parliamentary Assessment Board: PAB) 제도 도

입 등을 통해 지구당의 공천 권한을 약화하는 대신 적격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본부

의 역할을 강화.3) 이에 따라 중앙당과 지구당 간 공천권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함.4)

 중앙당 적격후보자 명부 등재

– 18세 이상 영국 시민 또는 영연방 시민으로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운데 후보자명

부에 기재되길 원하는 자들은 중앙당 후보자 팀(Candidates’ Team)을 통해 의사전달

– 후보자 팀에 의해 선출된 자들은 해당 지역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해 당 관계자들과 비

공식 면담

– 포럼 참석 후 정치 경력 등을 내용으로 한 지원서를 작성하고 추천서(5년 이상 지인) 3부를 

함께 제출

– 이 가운데 선거본부에 의해 선택된 후보자들은 심사비 £250를 제출하고 의회평가위원회

에 출석

– 5시간가량 소요되는 의회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후보자들은 적격심사 인터뷰에 참가. 해당 

위원회에 출석한 현직 의원 및 당 중진급 인사들이 의사소통 능력 및 지적·사회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의회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사람은 적격후보자명부(Approved 

List of Parliamentary Candidates)에 오름.

 지구당 선출과정

– 적격후보자로 선정된 자들은 후보자를 모집 중인 지역구를 선택할 수 있고, 중앙당은 각 

지역구에 일정한 수의 적격후보자부을 송부

– 지구당 산하 후보자선출위원회(selection committee)는 적격후보자들을 인터뷰 하고 지

역을 대표할 최종 후보자 선출

3) INSTITUTE FOR GOVERNMENT. Rhys Williams and Akash Paun. 2011.11.14.  ‘Party People: How do 
-  and how should - British political parties select their parliamentary candidates?’ p.15~17. 
https://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publications/party-people (검색일 2022.6.27.)

4) The Guardian. Jessica Elgot. 2018.2.11. ‘Tory HQ accused of plot to stop local parties picking 
candidates.’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8/feb/11/tory-hq-accused-of-plot-to-stop-local-parties-p
icking-candidates (검색일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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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당(Labor Party)5)

 중앙당 승인

– 공천 후보자로서의 최소 자격은 해당 지역구 내 거주하고, 12개월 이상 당원 직분을 유지

한 자 등이며, 전국집행위원회(National Executive Committee: NEC)가 승인할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현역의원이 자동으로 재신임을 받는 것은 아님. 재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트리거 투표

(trigger ballot) 과정을 거쳐야 하며 지역구에서 과반수의 신임을 얻는 경우 재출마 가능 

그렇지 못한 현역의원은 최종후보군에 오른 기타 후보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지역구 내 

경선(full selection contest)을 거쳐야 함.

– 전국집행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명부 확정

– 의회해산에 따른 조기선거가 진행될 경우 지구당 선출과정을 생략하고 전국집행위원회가 직

권으로 후보자들을 선출할 수 있음.6)

 지구당 선출과정

– 후보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의 노조지회, 사회단체, 지구당

(Constituency Labour Party: CLP) 등 관련 기관의 지명을 받아야 함.

– 지구당 최종 후보자선출위원회(Shortlisting Committee)는 지역구 전 당원을 대상으로 

최종 후보자명부를 공표. 1인 1표 원칙(one member one vote)에 따라 투표권을 보유

한 당원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 선출

– 지구당 공천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만 사항들은 전국집행위원회가 지명한 자가 처리할 수 

있으며, 최종결정은 전국집행위원회가 담당

– 선출된 후보자는 중앙당 전국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후보 자격을 최종적으로 

획득

5) Labour Party Rule Book. 2020. ‘Chapter 5. Selection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candidates for 
elected public office.’ p.28.
https://labour.org.uk/wp-content/uploads/2020/04/rulebook-2020.pdf (검색일 2022.6.27.)

6) Mirror. Dan Bloom. 2017.4.21. ‘This is how Labour is selecting its candidates for the 2017 general 
election.’ 
https://www.mirror.co.uk/news/politics/how-labour-selecting-candidates-2017-10265227 (검색일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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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국

가. 헌법 규정 및 연방 법령과의 관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헌법적 근거와 연방 제도적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차원에서 

코커스, 예비선거를 거쳐 최종 (전국)전당대회에서 각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함.

<표 5-1> 미국의 후보자 추천 방식7)

코커스

(caucus)

정당 간부회의에서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건국 초기부터 1830년까지 적용됐던 방식임. 

지역 당원모임, 전당대회에 참여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 대의원을 선출함.

전당대회

(convention)

코커스 방식 대신 사용되는 방법으로 당원들이 모여서 후보자를 지명하고 순차적으로 군

(county)대의원 대회, 주(state)대의원대회에서 전국대의원 대회 대의원 지명

예비선거

(primary election)

당원 또는 일반 선거권자의 비 투표로 당의 후보를 지명하는데 선거절차는 당규약이 아니라 

주법으로 결정되며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동일하게 적용됨.

주의 비 투표를 통해 전국전당대회에 참여할 지역 대의원 선출

전국전당대회

(national 

convention)

4년마다 코커스와 예비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과 정당의 주요당원, 고위공직자로 구성된 

비서약 대의원들이 모여 최종 (부)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고 정당 쟁점 발표와 당규 및 목표 

수정 및 공개 등 정당업무를 수행

※ 현재 전당대회라는 의미가 코커스로 표현되기도 함.
※ 예비선거는 정당의 당헌․당규가 아니라 주법에 따라 정해지므로 주정부가 선거일을 정하고 투표장소와 관리 인력을 

제공하며 등록 및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등 모든 선거과정을 관리

나. 추천(nomination)방식의 변천

 미합중국 성립 시부터 1830년경까지 코커스(caucus) 방식이었으나 극히 소수의 간부가 후보

자를 결정하는데 따른 비민주성, 정실이나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1830년경부터 20세기 초까지는 대의원대회(convention) 방식이었으나 대의원 할당이나 임

명방법이 당 위원회에 위임되어 간부회 방식과 같이 종종 부정한 수단이 개입되었음.

 1903년 위스콘신 주에서 처음으로 예비선거 방식을 주 전역에서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한 

이후 각 주에서 널리 채택되어 현재는 많은 주가 예비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지명하고 있음.

7) US Elections.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primary, a caucus and a convention?’
https://uselections.com/QandA/primary-caucus-convention.shtml (검색일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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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선거의 종류8)

 (폐쇄형) 등록된 소속 정당의 당원만이 해당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음.

 (부분 폐쇄형) 주법으로 예비선거의 규정을 정하면서 정당에게 당원이 아닌 선거권자 또는 예

비선거에 등록하지 않는 당원에게 예비선거의 선거권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부분 개방형) 지역의 선거권자는 당원 여부에 상관없이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예비선거에 참여하면 그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당원으로 바로 등록됨.

 (무당파 개방형) 당적이 없는 선거권자에게만 정당에 상관없이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정 정당에 가입된 선거권자는 다른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공개형) 소속 정당에 대한 구분 없이 지역의 모든 선거권자는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톱 2형, 블랑켓 예비선거) 정당 구분 없이 모든 후보가 함께 예비선거를 실시해 최다 득표한  

1, 2위 후보자가 본선 진출하는 방식. 따라서 선거권자는 당적에 상관없이 예비선거에 참여

할 수 있음.

<표 5-2> 미국 주별 예비선거 유형

(2021.5.1. 기준)

유형 주 명

폐쇄형
(Closed)

델라웨어, 메릴랜드, 뉴욕, 플로리다, 네바다, 오레곤, 켄터기, 뉴멕시코, 펜실베이니아

부분 폐쇄형 
(Partially closed)

오클라호마, 코넷티컷, 사우스다코다, 아이다호, 유타, 노스캐롤라이나

부분 개방형
(Partially Open)

일리노이, 오하이오, 인디애나, 테네시, 아이오와, 와이오밍

무당파 개방형
(Open to Unaffiliated 

Voters)

애리조나, 메인, 뉴저지, 콜로라도,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캔자스, 뉴헴프셔, 
웨스트버지니아

공개형 
(Open)

알라바마, 미시간, 몬테나, 버몬트, 알칸소,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버지니아, 조지아, 미
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하와이, 미주리, 텍사스

톱 2형(Top-Two) 캘리포니아, 워싱턴

기타

루이지에나(예비선거 없이 모든 후보자가 출마하는 본선거에서 50% 이상 득표한 자가 
당선, 없으면 6주 후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 실시)
네브라스카(모든 후보자가 정당 관계없이 예비선거에 출마)
알래스카(top-four 예비선거 실시)

8) NCSL. ‘State Primary Election types.’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primary-types.aspx (검색일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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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당내경선 낙선후보자 총선거 출마금지

 주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소속 정당에서 추천을 받지 못한 자는 다른 정당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 후보자로서 해당 총선거에서 같은 직으로 출마할 수 없음(오리건 주 선거법 제

249.048조).9)

 정당은 공직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예비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예비선거에

서 추천된 자만이 해당 정당의 후보자가 될 수 있음(메릴랜드 주 선거법 제8-202조).10)

참조 5-1 미국 인디애나 주의 예비선거12)

∙ 예비선거 대상: 자격있는 정당(현재 공화당, 민주당)11)

– 지난 선거에서 최소 10%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선거법 3-10-1-2)
∙ 후보자 등록

– 대통령 후보와 상원의원 후보의 경우 인디애나 주민 최소 4,500명의 추천 서명을 께 제출해야 하며 이중 
각 선거구에서 최소 500명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고, 추천인의 이름, 서명,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함(선거법 
3-8-3-2, 3-8-2-8)

– 후보자는 추천서를 예비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후보자 등록일 첫날부터 예비선거일 91일전까지 기간에 
카운티 선거인등록사무소에 제출해야 함(선거법 3-8-2-10).

∙ 선거일
– 예비선거는 일반선거가 있는 5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에 실시(선거법 3-10-1-3)

∙ 선거인명부(선거법 3-10-1-6)
– 작성주체: 주정부
– 본선거(General Election)와 동일한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며, 다만 예비선거 시 선거권자가 지지표명한 

정당을 선거인명부에 추후 기재
∙ 투표절차(선거법 3-10-1-11)

– 선거인명부 → (신분확인) → 선거권자가 지지 정당 표명(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의 정당 선택을 기록) → 
해당 정당의 투표용지 교부(해당 정당의 후보자만 기입됨) → 투표

∙ 선거운동방법 제한 
– 본선거와 동일한 제한규정 적용
– 제한사례: 투표소 안이나 근처에서 선거운동 제한

∙ 선거관리비용(선거법 3-5-3-1)12)

– 주정부는 자격있는 정당들 예비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자금 사용함.
– 투표용지 인쇄, 투표사무원의 임금 지불 등

9) Oregon Secretary of State. 「Oregon Election laws」 Chapter 249. Candidates. 249.048. Unsuccessful 
candidate not eligible as candidate.
https://sos.oregon.gov/elections/Pages/laws-rules.aspx (검색일 2022.6.27.)

10) FindLaw. Maryland Code. 「Election Laws」 Title 8. Subtitle 2. Primary Elections. 8-202.
https://codes.findlaw.com/md/election-law/#!tid=NC00277209B6911DB9BCF9DAC28345A2A (검색일 
2022.6.27.)

11) In.gov. ‘Election Division.’ 
http://www.in.gov/sos/elections/ (검색일 2022.6.27.)
FindLaw. 「Indiana Code」 Title 3. Article 8. Candidates.
https://codes.findlaw.com/in/title-3-elections/#!tid=N45FDED407FE111DB8132CD13D2280436 (검색
일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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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각 정당의 내부 사항으로 이에 대한 법 규정은 없음.

가. 사회당(Partie Socialiste)13)

 성별평등원칙 적용(당헌 1.4.1)

 공직선거 후보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전체당

원의 투표로 선출함(당헌 5.1.3).

 후보자공천의 정족수는 소속 당원의 1/5임(당헌 5.1.4).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조건은 등록일자 기준으로 당비와 의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선거법

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상·하원의원 후보자는 3년 연속 당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후보

자 비준 전에 정관과 당규 준수 서약을 함(당헌 2.6.5, 5.1.5).

 도당총회에서 당원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 후보자는 도당위원회가, 상·하원의원 후보자는 중

앙위원회 또는 위임받은 집행부가 각각 비준함(당헌 5.1.8).

 상·하원의원 후보자와 파리시장 후보자는 집행부가 사전 검증을 실시함(당헌 5.2.1).

 지방의회의장원 후보자는 도당 당원의 직접 투표로 공천하고, 도지사 후보는 해 당지방 당원 

전체의 직접 투표로 공천함(당헌 5.2.5, 5.2.6).

나. 공화주의자당(Les Republicains)14)

 지역·전국구선거 전에 중앙위원회는 정치국의 제안에 따라 공천위원회를 지명함.

– 위원은 총재와 부총재, 사무총장과 선거담당 부사무총장, 의회(상·하원과 유럽의회) 의장들

과 원내대표들, 청년대표 등임(당헌 39).

 중앙공천위원회는 공천과 선거후보자에 대한 당의 지지 준비를 승인하며 정치국에 보고서를 

제출함(당헌 43).

 중앙공천위원회는 지방자차단체공천후보자명단, 하원의원공천후보자명단, 상원의원공천후보

자명단, 유럽의회공천후보자 명단을 중앙위원회에 비준을 받음(당헌 44).

12) 주정부는 주 전역의 예비선거 비용을 지불함.
NCSL. ‘Election Costs: What States Pay.’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election-costs.aspx (검색일 2022.6.27.)

13) PARTI SOCIALISTE. 「Statuts et règlement」
https://www.ps26.fr/charte-statuts-et-reglement/ (검색일 2022.6.27.)

14) les Républicains. 「STATUTS」
https://republicains.fr/wp-content/uploads/2021/02/2021-02-10-lR-statuts.pdf (검색일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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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진하는 공화국당(La République En Marche)15)

 공직후보자공천위원회 구성(당헌 26.1)

– 지역·전국구선거의 후보자는 공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함.

– 공천위원회 구성: 중앙당 집행부는 각 선거 전에 당 대표가 추천하는 당원 중에 공천위원

회 규모를 정하고 위원을 임명함. 단, 당 대표는 공천위원이 될 수 없음.

– 집행부는 위원회 구성에 남녀동등원칙, 공천 대상 당원 배제, 선출직 공직에 당선되지 않

은 당원 등의 참여를 보장함. 

 공직후보자공천위원회의 권한(당헌 26.2)

– 위원회는 도·지방선거와 상·하원의원선거와 유럽의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정함. 특히, 비례

대표제 후보자명부 작성 시 남녀동등원칙을 준수해야 함. 

4 독 일

가. 개 요

 연방선거법 제21조,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39조에 정당의 선출 과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

 선출기관

– 당원총회 또는 이를 위한 특별 또는 일반당대의원회의에서 비 투표로 선출된 자만이 후

보자로 지명될 수 있음.

– 정당법, 연방의회선거법 및 각각의 주의회 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자는 당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비당원이 관여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각 정당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선거위원회 등

에 위탁하는 경우는 없음.

※ 후보자는 자신과 자신의 정견에 관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

※ 당대의원회의의 대의원선출, 당원총회 또는 당대의원회의의 소집과 정족수 및 후보자선출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정당이 당규로 정함.

※ 수개의 선거구를 포함하는 크라이스(Kreis, 구·시·군) 또는 크라이스 프라이에 슈타트(Kreisfreier 

Stadt, 특별소도시)의 경계를 넘지 아니하는 한 다수의 선거구에 대하여 후보자를 공동의 당원총회 

또는 당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음.

15) EM! 「Statuts」 VIII. DÉSIGNATION DES CANDIDATS AUX ÉLECTIONS.
https://storage.googleapis.com/en-marche-prod/documents/adherents/1-charte-et-manifeste/LaRE
M_regles_de_fonctionnement.pdf (검색일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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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총회 특별대의원회 일반대의원회

집회시에 그 선거구에서 
연방하원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당원의 총회

특별대의원회는 당원총회에 의하여 
당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회의

당규(정당법 제6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차기선거를 위하여 

당원총회에서 결정된 회의

<표 5-3> 독일 정당 내 후보자 선출기관

 선출시기

– 후보자 선출은 연방하원의 임기개시 후 32개월 이후에, 당대의원 선출은 연방하원의 임기

개시 29개월 이후에 실시할 수 있음.

 이의제기

– 주(州)당의 의장단 또는 주당이 없는 경우 선거구가 속한 주당의 지역당 의장단 또는 이를 

위하여 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기관은 당원총회 또는 의원회의의 결정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음(이의가 제기되면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 결과가 최종적 효력을 가짐).

– 정당 내부의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정당 내부에 설치된 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함.

– 각 정당은 정당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 내의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당규에 정하고 있음.

 명부제출

– 회의 장소와 시간, 소집의 형식, 출석한 당원의 수와 투표의 결과 등이 기록된 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사항과 주명부의 순위를 확정한 당원총회나 대의원 회의의 의결을 기록한 

회의록 정본(주명부 후보자순위의 확정이 비 표결에 의하여 결정된 것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포

함해야 함)을 해당 선거위원회에 제출

나. 기민당(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CDU)(당규 제20조)16)

 후보자 선출과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할 권한이 있는 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당원으로 제한됨.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절차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 규정되어야 함.

– 각 선거구 범위가 기민당 지역조직의 범위와 일치하는 경우, 다수의 선거구가 하나의 기

민당 지역조직의 범위와 일치하는 경우, 하나의 선거구가 다수의 기민당 지역조직 범위와 

일치하거나 또는 다수의 기민당 지역조직의 일부를 포괄하는 경우 등에 있어 각각의 후보

자선출의 유형과 방법

16) CDU. 2021. ｢Statutenbroschüre der CDU Deutschlands｣
https://www.bundeswahlleiter.de/dam/jcr/e6a33704-5398-47c3-9d08-f44df304f4f1/cdu.pdf (검색일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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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 투표의 유형과 방법, 필요한 득표수, 후보자 선출을 목적으로 하는 당원집회 내지

는 대의원 총회의 의사록 및 입후보자 명단에 대한 심사, 승인 및 제출 등에 관한 의사록

의 작성과 승인 등에 대한 규정

– 공직선거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집회의 유형에 대한 규정

– 선거구 대의원 총회의 대의원 선출방식

– 선거구 및 주 단위의 후보자 선출을 목적으로 하는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과 

진행에 관한 사항

–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각각 기준이 되는 당원의 숫자를 계산하는 

기준일자의 확정에 관한 사항

 연방 대의원총회의 소집, 의결, 진행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들과 후보자 선출 절차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민당의 당규와 기민당의 전당대회 업무규정상의 규정들이 준용됨.

 기민당의 공직선거후보자에 여성 비율은 최소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기민당 당규 제15조).

다. 사민당(Sozialdemokratischen Partei Deutschlands: SPD)(선거규정 제1~13조)17)

 후보자들 및 지역단체 대표와 의회선거를 위한 후보들의 정당 내 지명절차는 3개월 이전에 

정당에 공개적으로 알려져야 함.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표 선거는 비 선거를 원칙으로 함.

 남성과 여성이 각각 주의회와 지방의회에 적어도 40%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기관의 

측면에서 당규에 맞는 조치를 마련해야 함.

– 정당명부의 지명은 성별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대표후보자부터 시작해 여성, 남

성의 순으로 번갈아가며 명부가 작성되고, 매 5번째 순서는 여성이나 남성 어느 쪽이라도 

가능함.

5 일 본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각 정당의 내부 사항으로 이에 대한 법 규정은 없음.

 1992년 일본신당이 최초로 후보자 공모제를 실시한 이래로 1995년 참의원선거 및 1996년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 및 신진당이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공천했으며, 1998년에 결성된 

(신)민주당이 1999년에 차기 중의원선거에 맞추어 전국 공모를 실시함으로써 본격화됨.

17) SPD. 2022. ｢ORGANISATIONSSTATUT - WAHLORDNUNG, SCHIEDSORDNUNG, FINANZORDNUNG｣
https://www.spd.de/fileadmin/Dokumente/Parteiorganisation/SPD_Orgastatut_2022_barrierearm.pdf 
(검색일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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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들어서 일본의 주요 정당은 공모 및 당원투표를 통한 후보자 공천 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음.18)

가.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19)

 오랜 기간, 의원후원회를 유지하는 것을 중시해 2·3세 세습의원이 다수 탄생함. 

 새로운 인재의 충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기존의 후보자 공천과정의 고정화가 문제로 지적

되고 있음.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모제를 실시. 2005년 중의원 선거 때에는 긴급전국공모를 실시함.

 특히 2010년 참의원선거에서 후보자 공천방법에 극적인 변화가 관찰됨. 

– 22개 선거구에서 공모 및 당원투표에 의한 후보자 공천이 이루어짐.

 당 본부가 주도적으로 후보자를 공모해, 전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던 민간인을 후보자로 

하는 경우도 있음.

– 연설회 등에서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최종적으로는 당내선거로 후보자 일원화를 하는 경우

가 있음(후보자 공천과정을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음).

 선거대책본부의 아래에 있는 선거대책위원회가 후보자의 공천에 관한 준비절차 및 국정선거 

방침 등을 정함. 

– 전통적으로 지방조직이 강하기 때문에 현지부연합회의 추천에 의한 상향식 공모가 대부분임.

나. 입헌민주당(立憲民主黨)20)

 25세 이상 피선거권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함.

– 이력서(지원하는 선거구 포함)와 지원신청서(지원 동기를 800자 이내로 기재)을 제출하면 1차 

서류 심사 후 2차 면접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 

– (참의원의 경우) 전국 단위와 도도부현 단위에서 결정

 당 본부 주도의 하향식 공모가 일반적임.

6 스페인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각 정당의 내부 사항으로 이에 대한 법 규정은 없음.

18) 堤英教. 2012. ‘候補者選定過程の開放と政党組織’ 選挙研究. 28(1) p.5~20.

19) 金東煥. 2014. ‘候補者指名方法における開放と自民党地方組織’ 政策科学. 21(2) p.81~98.

20) 立憲民主黨. ‘衆院選挙候補者公募の実施について(중의원선거 후보자 공모).’
https://archive2017.cdp-japan.jp/information/koubo_20190301 (검색일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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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주의노동자당(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 PSOE)21)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당내경선을 시행해오다 2015년부터 주요 선거(스페인 정부 총리, 자치주

지사, 인구 5만 이상의 도지사 및 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 실시

※ 이외의 선거는 당원을 대상으로 당내경선 실시

 당대표 선출 경선과 별개로 총리 후보자 선출 당내경선을 실시함. 

 투표는 자유투표, 직접투표, 비 투표, 2차 투표(결선투표)를 원칙으로 함.

 완전국민경선제 절차

– 당연합위원회에서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함.

– (완전국민경선 선거권자) 당원 및 연합당원, 당지지자 외에 선거 당일 16세 이상이 되는 

스페인 합법적 거주자가 사전 등록 시 투표권이 있음. 

– (후보자 자격 요건) 당원 및 연합당원, 비당원의 경우 당의 원칙에 부합하는 업적을 가진 자는 

당지역위원회나 중앙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

– 최소한의 지정된 당내 추천을 얻어야 후보자 자격이 있음.

※ 총리 후보자의 경우 전체 당원의 1% 이상의 추천, 자치주지사 후보자의 경우 전체 당원의 2% 이상

의 추천, 인구 5만 이상 지역 도지사 후보자 및 시장 후보자의 경우 전체 당원의 5% 이상의 추천이 

필요

– 연합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후, 후보자의 자격 조건을 검토하여 당내경선에 오를 최종 후

보를 공고함. 

– 총리 후보 선거의 경우 당내경선 선거운동은 최소 15일, 자치주지사 후보 선거의 경우 

7~15일로 정함. 

– 우편을 통한 부재자 투표, 전자투표가 가능하며 선거일 10일 전까지 홈페이지나 지정투표 

장소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함.

– 투표 종료 24시간 이내에 연합위원회는 개표결과를 발표함.

–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는 경우 1차 투표로 후보자를 결정.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를 한 2명의 후보자 중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후보자

로 선출

– 1, 2차 투표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7일 이내에 새로 투표를 

시행함. 동수의 득표가 반복될 경우 추첨을 통해 2차 투표 대상 후보자나 최종 후보자를 

결정함.

21) PSOE. 2022.1.7. 「Reglamento Federal De Desarrollo De Los Estatutos Federales」 
https://www.psoe.es/media-content/2022/01/Reglamento-Desarrollo-Estatutos-40-C.pdf (검색일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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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민당(Partido Popular: PP)22)

 2017년 이전에는 당대표 및 당의회의 지명으로 후보자 추천을 했으나, 2017년부터 2차 

투표(결선투표)를 통한 당내경선으로 후보자 선출함.

 2차 투표 절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내경선 공고일 이후 7~15일 사이에 당조직위원회에 후보

자 등록을 해야 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최소 100명의 당원 추천을 받아야 함(중복 추천 불가).

–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등록하면 조직위원회는 1주일 이내에 후보자를 공고해야 하며, 21

일 이내로 당내경선 선거운동 기간의 시작을 알려야 함. 

– 조직위원회의 공고 이후 15일 이내에 모든 당원은 투표인단으로 등록할 수 있음.

– 투표인단으로 등록한 당원은 선거일 48시간 전까지 ‘대표투표인단’에 지원할 수 있음.

– 사전 등록한 일반 투표인단은 선거일 1차 투표에서 대표선거인단 선출과 후보자 선출에 

대한 2회의 비 투표를 진행함.

– 1차 투표의 득표수로 지역 대표투표인단을 선출함.

– 1차 투표에서 10%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2차 투표의 후보자가 됨.

–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거나, 과반수 이상의 선거구(총 60개 선거구)에서 득표

하거나, 2위 후보와의 격차가 15점 이상인 경우 단일 후보로 결정됨.

– 1차 투표에서 선출된 후보자들은 당의회 및 대표투표인단이 투표권을 가지는 2차 투표의 

후보자가 되며, 2차 투표에서 선출된 당 대표는 자동적으로 총리 후보자가 됨.

다. 포데모스(PODEMOS)23)

 당대표 선출 선거와 총리 후보자 선출 선거를 별도로 실시하며, 두 선거 모두 완전국민경선제

로 실시해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

22) PP. 2017.2. 「Ponencia Política Y De Estatutos」
https://www.pp.es/sites/default/files/documentos/ponencia_1_politica_y_estatutos.pdf (검색일 2022.6.29.)
PP. 「Ponencia Política Y De Estatutos」Elección Del Presidente.
http://www.pp.es/sites/default/files/documentos/presentacion_ponencia.pdf (검색일 2022.6.29.)

23) PODEMOS. 2019. ‘PROTOCOLO DE LAS CANDIDATURAS PARA LAS INSTITUCIONES DE 
REPRESENTACIÓN(PROTOCOL OF THE CANDIDATES FOR THE REPRESENTATIVE INSTITUTIONS).’
https://primarias2019.podemos.info/wp-content/uploads/ProtocoloCandidaturasPrimarias2019-1.p
df (검색일 2022.6.29.)
PODEMOS. 2021.3. 「Reglamento de Primarias para Instituciones de representación(Primaries 
Regulations for Representation Institutions)」
https://podemos.info/wp-content/uploads/2021/03/Reglamento-procesos-institucionales-Podemos.
pdf (검색일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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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국민경선제 절차

– 경선 참가 희망자는 당원, 비당원 모두 선거일 10일 전까지 포데모스 정당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함.

– 인구 5만 미만의 지역은 현장 투표 실시, 5만~20만 사이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야 하나 

조건적으로 현장 투표 가능, 20만 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온라인 투표 실시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함. 이때 최소 

3개월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음.

– 다른 정당들과 마찬가지 최소 추천수를 만족해야 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며, 당대표 후보, 

총리 후보 등록 예정자는 150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야 후보자로 인정되며, 기타 내각 및 

지방선거후보예정자는 90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야 함.

– 사전 등록한 선거권자는 총리 후보 선거에서 1인 1투표를 하며, 최다 득표를 얻은 자가 

후보자로 선출됨. 

– 총리 후보를 제외한 후보자는 선호도 순으로 나열해 투표함. 각 투표자는 최소 20명, 최

대 62명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선호도 순으로 1위부터 후보자를 지정함. 이때 

지정 순서에 따라 1위 후보자에게 80점, 2위 79점, 3위 78점…의 점수를 배정함.

※ 보르다 투표제24)를 변형한 데스보르다(DesBorda) 선출식으로 점수를 계산해 각 지역별 비중, 선거

권자 수 및 선거권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시스템을 통하여 총점순으로 선출함.

7 스웨덴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각 정당의 내부 사항으로 이에 대한 법 규정은 없음.

 정당들은 정당의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음.25)

 연합정당으로 형성된 주요 정당들은 정당의 대표들이 포함된 연합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

하고, 각 정당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연합총회와 당내경선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24) 보르다 투표제는 18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인 보르다(Borda)가 창안한 방식으로 선거권자가 매긴 선호 순위에 점수를 
매김. 예를 들어 1순위는 4점, 2순위는 3점, 3순위는 2점, 4순위는 1점 등으로 점수를 부여해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임. 후보자 모두에게 선호 순위를 매긴다는 점에서는 선호투표제와 유사하지만 선호투표제
와 달리 여러 번의 개표가 필요 없음. 보르다 계산법(Borda count)이라고도 불리며,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에서는 
MVP를 선정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씀. 
위키백과. ‘선호투표제-보르다 투표제와의 차이.’
https://ko.wikipedia.org/wiki/선호투표제#보르다_투표제와의_차이 (검색일 2022.6.29.)

25) SVERIGES RIKSDAG. Maritta Soininen & Nils Etzler. 2006. ‘Partierna nominerar Exkluderingens 
mekanismer - etnicitet och representation.’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tatens-offentliga-utredningar/partierna-n
ominerar-exkluderingens-mekanismer--_GUB353 (검색일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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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민주노동당(Sveriges socialdemokratiska arbetareparti: SAP)26)

 후보자추천위원회(valberedning)의 후보자 추천명부는 연합정당과의 합의 하에 지역 이사회

에 제출되어야 함.

 제안된 후보자명부는 선거회의에서 후보자와 후보자 순서를 확정 

 선거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당내경선을 실시해 후보자명부를 확정

※ 당내경선 시 후보자에게 선호투표를 할 수 있으며, 기준이상의 표를 획득하지 못한 후보자는 명부에서 

탈락함.

나. 온건당(Moderata samlingspartiet, M: Moderates)27)

 총선 1년 전 연합정당은 각 정당의 대표를 임명해 후보자추천위원회(nominer-ingskommitte)를 

구성함. 

※ 추천위원회 구성원은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해서는 안 됨.

 후보자추천위원회는 각 정당의 당내경선을 바탕으로 후보자 추천명부 결정을 위한 연합총회

를 실시

– 추천위원회는 연합총회 10일 이전까지 당내경선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

※ 보고서 내용: 의제, 절차규칙, 후보자이력서, 시험투표의 결과 등

 연합차원의 최종 당내경선을 통해 후보자와 후보자 순서를 확정 

8 스위스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각 정당의 내부 사항으로 이에 대한 법 규정은 없음.28)

26) Socialdemokraterna. 2021.11.3. ‘Stadgar för Sveriges Socialdemokratiska Arbetareparti).’
https://socialdemokraternagoteborg.se/wp-content/uploads/2021/11/Stadgar-antagna-av-partikong
ressen-2021.pdf (검색일 2022.6.29.)

27) political partydb. ‘Stadgesamling 2015.’
https://www.politicalpartydb.org/wp-content/uploads/2018/11/SWEDEN_ModerateParty_2015-1.pd
f (검색일 2022.6.29.)

28) Chancellerie fédérale, Section des droits politiques. 2019.10.20. ‘Élection du Conseil national du 20 
octobre 2019, Guide à l’usage des groupes voulant lancer des candidatures(Elec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October 20, 2019, Guide to the use of group voulant lancer des candidatures).’
https://www.bk.admin.ch/bk/fr/home/droits-politiques/election-du-conseil-national/nationalratsw
ahlen-2019.html (검색일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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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r Schweiz: SP)29)

 선출 의원들로 구성된 당내의원단(Die Fraktion)에서 정당 후보자를 지명함.

 당위원회(Der Parteirat)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후보자 평가 기준(유럽인권조약 등을 충분히 이해하는지 등)을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하기도 함.30)

나. 중앙당(Die-Mitte)31)

상향식 후보자 추천 시스템

‒ 코뮌차원의 정당지부에서 신청자들 중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지역구 정당이 선호

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지명

‒ 지역구 정당의 대의원들이 지명된 후보자들을 심사해 지역구별 의석수에 따른 후보자 목

록을 최종적으로 결정

‒ 지리적으로 작은 규모로 구성된 지역구 정당의 특성에 따라 대의원들은 일반적으로 해당 

후보자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이력서를 통해 심사하며 질의가 오고갈 수 

있지만 규정된 형식의 면접을 거치지는 않음.

9 캐나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각 정당의 내부 사항으로 이에 대한 법 규정은 없음.

 그러나 등록정당이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일 후 30일 이내에 선거

관리청장에게 당내경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선거법 제476,476-1조).

 보고서 기재 내용32)

– 해당 선거구명, 등록정당명

29)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r Schweiz. 「STATUTEN DER SP SCHWEIZ」 15(8), 20(5).
https://www.sp-ps.ch/wp-content/uploads/2022/07/sp-statuten_a5_d_2022_3.pdf (검색일 2022.11.17.)

30) PS. 2015.1. ‘Le PS auditionnera les trois candidats au Conseil fédéral(The PS will audit the three 
candidates for the Federal Council).’
https://www.sp-ps.ch/fr/publications/communiques-de-presse/le-ps-auditionnera-les-trois-candid
ats-au-conseil-federal (검색일 2022.6.29.)

31) 2022.11.21. 중앙당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담당자(Thomas Hofstetter)와의 이메일 질의응답. 
Thomas. Hofstetter@die-Mitte.ch
Die Mitte. ‘Reglement Nominationsverfahren Ständerats- und Nationalratswahlen(Regulations for the 
nomination procedure for Council of States and National Council elections).’

32) Elections Canada. 2021.10. ‘Political Financing Handbook for Nomination Contestants and Financial 
Agents(Ec 20182).’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pol&dir=nom/man/ec20182_c76&document=index&
lang=e (검색일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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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일과 경선시작일

– 경선후보자 이름, 회계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 경선 당선인 이름

 당내경선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총 1,0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받거나 당내경선운동비용으

로 총 1,000달러 이상을 지출한 때에 선거관리청장에게 당내경선운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선거법 제476조의75).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당내경선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체로 각 정당은 각 

지역구의 당내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함.

가. 자유당(Liberal Party of Canada: LPC)33)

후보자선출규정 제29조에 따라 전국선거운동위원회(National Campaign Committee: 

NCC)가 후보자 추천과정을 진행함.

 NCC는 후보자승인위원회(Green Light Committee: GLC)를 설립해야 함.

– GLC는 각 선거구의 경선(Nomination Meeting)에 참가할 후보자를 평가 후 승인하거나 

거부함.

 해당 선거구 지구당(Electoral District Association)은 여성후보자들과 선거구의 인구 및 언

어 다양성34)을 반영하는 후보자들을 최선을 다해 모집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NCC에 제시

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경선을 개최할 수 있음.

 각 선거구에서 열리는 경선에서 선거구에 거주하는 당원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함.

– 경선에 참가하는 후보가 두 명 이상일 때 당원들은 선호투표제(preferential voting)로 선출함.

※ 2019년 총선에 한해 재선에 도전하는 현 자유당 의원은 당에서 정한 지역사회 활동 및 모금 목표를 

달성한다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음.35) 

나. 보수당(Conservative Party of Canada: CPC)36)

 보수당 당헌 제14조에 따라 전국후보자선정위원회(National Candidate Selection Committee: 

NCSC)가 후보자 추천과정을 진행함. 

33) Liberal. ‘National Rules for the Selection of Candidates.’
https://liberal.ca/legacy-uploads/wp-content/uploads/2018/01/LPC_National-Rules-for-Candidate-
Selection.pdf (검색일 2022.6.29.)

34)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가 공용어이지만 퀘벡 주 밖에선 영어가 강세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언어적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함. 

35) Liberal. ‘Nominations FAQ.’
https://liberal.ca/nominations/nomination-faq/ (검색일 2022.6.29.)

36) Conservative Party. 「Constitution」 §14. CANDIDATES FOR PARLIAMENT.’
https://www.conservative.ca/about-us/governing-documents/ (검색일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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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C와 선거구후보지명위원회(Electoral District Candidate Nomination Com mittee: 

CNC)의 승인을 받아야 경선 후보자가 될 수 있음.

– 승인을 받게되면 현직 의원과 새로운 후보는 경선에서 경합함.

 현직 의원이 없는 선거구에서는 NCSC와 CNC에 신청서를 내고, 인터뷰 및 서류 심사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경선에 참가할 수 있음.

 해당 선거구 지구당에서 열리는 경선에서 선거구에 거주하는 당원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함.

※ 보궐선거(by-election)를 통해 당선된 의원이나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의원은 다른 후보자가 없다면 

경선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총선 후보자가 됨. 

10 호 주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각 정당의 내부 사항으로 이에 대한 법 규정은 없음.

 정당의 후보자 추천방식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당내경선, 집행부에 의한 

추천, 선거인단 추천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37)

 당내경선(Plebiscite Method)

  – 다수의 당원이 후보자 선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예비선거(primary election)와 

비슷하며, 퀸즐랜드 주의 국민당, 뉴사우스웨일즈 주 노동당, 민주당의 주 상원의원 후보

자 선출에 이 방법이 사용됨.

 집행부 선출(Executive Method) 

– 정당 집행부 조직이 배타적으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

 선거인단 추천(Collegiate Method) 

  – 후보자 선출을 위해 모인 당원들로 미국에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이 대통령을 선출

하는 것과 비슷함.

가. 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 ALP)

 노동당의 추천방식은 주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중앙당과 지역당원이 모여 정당에 공헌을 

37) Lyle Allan. 1989. ‘Candidate Pre-Selection in Australian Politics. Journal for Students of Year 12 
Politics. Melbourne. Social Education Victoria.’ 16/4. p.18~24.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1211157_CANDIDATE_PRESELECTION_IN_AUSTRALIA
N_POLITICS (검색일 2022.6.29.)
Electoral Commission QUEENSLAND. ‘Preselection and endorsement of a candidate(registered 
political party).’
https://www.ecq.qld.gov.au/election-participants/state-election-participants/registered-political-p
arties/preselection-and-endorsement-of-a-candidate (검색일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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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한 자 즉, 도전 후보자와 현직 의원의 정당 충성도를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출함.38)

 당헌에 따르면 지구당에서는 후보자 경선일에 대중공천포럼(Public Office Selection 

Forums)을 열어야 하며, 여기서 모든 하원의원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 정견발표와 질의

응답 후에 선거 실시

 당비를 내는 당원과 후보자가 나오는 선거구에 살고 있는 모든 선거권자는 이 포럼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함.  

 하지만 모든 그룹의 50%는 여성이어야 한다는 당헌의 적극적 우대조치 조항(affirmative 

action) 때문에 당대의원회(National Executive)에서는 추천된 후보자의 여성비율이 적을 

경우 주 지구당의 결정과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음.39)

나. 자유당(Liberal Party)

 자유당의 지구당 후보자 추천과정은 후보자추천위원회(Selection Committees) 위주로 이루

어지는데 일반당원과 주/지역 지구당에서 선발된 상원의원 추천인과 하원의원 추천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함.40)

 당비를 내고 있으며 해당 선거구에 선거인등록이 되어 있는 당원은 누구든지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컴퓨터를 통해 임의적으로 선발된 대리인단이 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함.

 몇 백여 명의 후보자와 만남을 통해 질의응답을 하고 정견발표와 언론의 반응 등을 살펴보는 

등 공천과정은 몇 주가 걸림.41)

 지구당 또는 후보자추천위원회가 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이 충분치 않거나 당의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후보자를 추천해 다수의 선거권자의 반발이 있을 경우 당대의

원회(Federal Executive)에서 다시 검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42)

38) PARLIAENT of AUSTRALIA. ‘3. The electoral and party system.’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Senate/Powers_practice_n_procedures/platparl/c03 (검
색일 2022.6.29.)

39) Labor. ‘Labor’s National Platform.’
https://www.alp.org.au/about/national-platform (검색일 2022.6.29.)

40) NSW Liberal. ‘Welcome to Liberal Party of Australia New South Wales Division.’
https://nsw.liberal.org.au/LPNSW/media/General/Document/pdf/New-Members-Brochure-2019.pdf 
(검색일 2022.6.29.)

41) THE UNIVERSITY OF MELBOURNE. Denis Dragovic. 2016. ‘We’d get better candidates if we changed 
the rules.’
https://electionwatch.unimelb.edu.au/australia-2016/articles/wed-get-better-candidates-if-we-cha
nged-the-rules (검색일 2022.6.29.)

42) LIBERAL. 「Federal Constitution」 12.5 Review of Preselected Federal Candidates.
https://www.liberal.org.au/our-constitution-and-rules (검색일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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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후보자 등록

1 영 국

가. 후보자 등록절차(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6~8호)43)

 각 후보자는 후보자 본인 또는 제안자(Proposer)나 찬성자(Seconder)의 추천을 받아 등록신

청서를 선거관리관에게 제출

※ 후보자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추천받을 수 있지만 정당 추천을 받지 않은 후보자는 사실상 당선되기 

어렵고 후보자의 거주요건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음.

 등록신청서 제출기간

– 선거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19일 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등록신청서 내용

– 후보자의 이름·주소와 직업을 기재하고, 제안자 및 찬성자 각 1명과 그 추천에 동의하는 

8명 등 총 10명의 서명이 있어야 함.

– 서명을 하는 자는 모두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는 하나의 추천서에 한하여 서명할 수 있음.

 추천에 대한 동의

후보자 추천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후보자는 등록신청서 제출기간 내에 서면동의서(제

출기한 전 1월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1명의 증인에 의해 증명된 것)를 제출해야 함.

나. 후보자 등록의 효력결정(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11,12호)

 등록신청서, 동의서를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한 경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 등록 

인정

– 선거관리관이 등록신청서를 무효로 결정한 때

– 후보자가 사망한 때

– 입후보를 사퇴한 때

 후보자, 선거사무장, 제안자 또는 찬성자는 다른 후보자의 등록신청서 제출에 입회해 그 효력

에 대하여 선거관리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43) The Electoral Commission. ‘Candidate guide-UK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part2b/6’ p.6.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4262 (검색일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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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보자 사퇴(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13호)

 후보자는 등록신청서 제출기간 중에 후보자가 서명하고 1인의 증인이 입증한 사퇴통지서를 

선거관리관에게 제출하면 사퇴할 수 있음.

라. 후보자 공고(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14호)

 선거관리관은 후보자 등록이 확정된 자와 확정되지 않은 자를 공고하고, 등록이 확정되지 

않은 자는 그 이유를 공시해야 함.

 공고에는 등록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후보자의 이름·주소와 직업 및 추천서에 서명한 자의 

이름을 같이 공고

2 미 국

가. 후보자(연방선거운동법 제30101조)44)

 누구나 연방선거운동을 위한 자금이 $5,000이 넘을 경우 후보자로 간주되는데,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

– 개인이 $5,000 이상을 선거자금으로 받거나 사용한 경우

–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5,000 이상을 선거자금으로 받거나 사용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경우

– 개인 이외 다른 사람과 합쳐서 선거자금으로 $5,000 이상을 받거나 사용한 경우

나. 후보자 등록

 연방선거위원회에 후보자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입후보선언서(declaration 

of candidacy)를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 등 주의 담당기관에 예비선거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제출해야 함.

 예비선거의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이 인쇄되기 때문에 입후보선언서와 함께 추천서[통상적

으로 추천지명서(nominate petition, nominating petition) 또는 예비선거추천서(primary 

petition)라 함]를 제출해야 하는 주도 있지만 입후보선언서만 제출하는 주에서는 예비선거의 

당선자가 본선거 전 일정 기간 내에 추천서(nomination paper)를 주무장관 등에게 제출하

도록 하고 있음.

44) Federal Election Commission. ‘Registering as a candidate.’
https://www.fec.gov/help-candidates-and-committees/registering-candidate/ (검색일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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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등록 절차 등45)

– 개인에서 후보자로 신분이 바뀐 후 15일 이내에 후보자는 후보자 대신에 선거자금을 받고 

지출을 집행할 주 선거운동위원회(principal campaign com mittee)를 지정해야 함. 

– 상원 또는 하원의원으로 출마할 후보자는 최소 법정 선거자금 이외에 개인자금으로 지출

할 경우 예상되는 지출 금액을 기재해야 함.

 주 선거운동위원회 등록46)

– 후보자에 의해 지정된 후 10일 이내에 주 선거운동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연방선거위원

회에 제출해야 함. 

– 주 선거운동위원회의 회계책임자·보조자(회계책임자 및 보조자가 없으면 기부 및 지출을 할 

수 없음), 거래은행, 후보자에 의해 지정된 다른 위원회에 관한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함.

다. 선거권자의 추천 서명47)

 추천서 등에는 해당 선거구의 일정 수 이상 등록 선거권자로부터 서명이 필요

 무소속후보자 또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없는 정당의 후보자는 통상적으로 본선거 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선거구 내 일정 수의 등록 선거권자의 서명이 포함된 추천서 또는 신청서를 

주무장관 등에 제출해야 입후보할 수 있음.

– (캘리포니아 주) 연방하원 및 주 상․하원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이전 총선

거 유효투표총수의 1% 또는 500명 중 적은 수의 선거권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48)

라. 공직자 입후보 제한

 연방법상 제한 규정은 없으나 주 법에서 공직자가 다른 선출직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하와이 주에서만 규정).49)

45) Federal Election Commission. ‘Instruction for Statement of Candidacy.’
https://www.fec.gov/resources/cms-content/documents/fecfrm2i.pdf (검색일 2022.6.29.)

46) Federal Election Commission. ‘Instructions for Statement of Organization.’ 
https://www.fec.gov/resources/cms-content/documents/fecfrm1i.pdf (검색일 2022.6.29.)

47) New York State. Board of Election. ‘Political Calendar.’ 
https://www.elections.ny.gov/PoliticalCalendar.html (검색일 2022.6.29.) 

48)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California Elections Code」 Division 8. Nominations. Part 
2. Independent Nominations. Chapter 3. Nomination Papers §8400.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ELEC&division=8.&title=
&part=2.&chapter=3.&article= (검색일 2022.6.29.)

49) Wikipedia. ‘Resign-to-run law.’ 
https://en.wikipedia.org/wiki/Resign-to-run_laws (검색일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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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리조나 주) 재임기간 마지막 해를 제외하고는 현직 공직자는 선거 출마를 공식화 할 수 

없음. 단, 2013년도 개정으로 임기 중 다른 공직 입후보 공표는 가능함(주 공무원법 제

38.296조).50)

– (플로리다 주) 어떠한 공무원도 임기 중 사직하지 않고 다른 공직의 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입후보 10일 전에 사직해야 함(주 선거법 제99.012조).51)

– (조지아 주) 주, 카운티,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는 다른 선출직 공직 후보자가 되기 

위해 임기 만료 30일 전에 사직해야 함(주 헌법 제2장 제2조).

– (텍사스 주) 남은 임기 만료 기간이 1년 30일 초과 시 공무원이 입후보를 공표하거나 후보

자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사직되고 다른 보궐선거에 따라 공석이 채워짐(주 헌법 제16장 

제65(b)조).

– (하와이 주) 선출된 공무원 등은 다른 공직의 후보자 자격을 얻기 전에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임기는 임기 종료 전에 시작됨(주 헌법 제2장 제7조).

3 프랑스

가. 입후보등록신청

1) 입후보등록신청일 

 하원의원선거: 입후보등록신청서 2부를 작성해 늦어도 선거일 전 넷째 금요일 18시까지 도청

에 제출(선거법 제157조)

 상원의원선거 

– (1차투표) 입후보등록신청서 2부를 늦어도 선거일 전 세 번째 금요일 18시까지 도청에 

제출(선거법 제301조)

– (2차 투표) 입후보등록신청서를 투표일이 결정되기 30분 전까지 도청에 제출(선거법 제305

조)

50) ARIZONA STATE LEGISLATURE. 「Arizona Revised Statutes」 Title 38. Article 6. Vacancy in Office. 
38-296. Limitation on filing for elecgtion by incumbent of elective office.
https://www.azleg.gov/arsDetail/?title=38 (검색일 2022.6.29.)

51) Online Sunshine. 「The 2021 Florida Statutes」 Title IX. Chapter 99. Candidates. 99.012. Restrictions 
on individuals qualifying for public office.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URL=0000-0099/0099/009
9ContentsIndex.html (검색일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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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선거법 제154,298조)

 후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한 등록신청서 제출

 입후보등록신청서는 후보자가 선거권이 있으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는 자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첨부

 결원에 대비해 후보자를 대신할 대리후보자의 이름․성별․생년월일․출생지․거주지를 기록해야 

하며, 대리후보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대리후보자도 피선거권의 요건을 충족

해야 함.

3) 이중등록 금지(선거법 제155,156,302조)

 누구든지 2 이상의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복수선거구에 입후보 할 경우 입후보 자격 

취소

 어느 누구도 대리후보의 자격으로 수 개의 입후보등록신청서상에 기재될 수 없으며, 후보자인 

동시에 다른 후보자의 대리후보자가 될 수 없음.

나. 입후보등록신청 수리

1) 수리절차(선거법 제157,161조)

 입후보등록신청이 된 때에는 우선 신청자에게 가접수증 교부

 등록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입후보등록신청의 최종 입후보등록증(récé-pissé)을 교부

 최종 입후보등록증은 현행 선거법상의 후보자 요건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에 교부

2) 불복제도(선거법 제160조)

 후보자 또는 개인은 입후보등록의 거부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행정재판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재판소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판결을 내림.

 이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음.

다. 2차투표 입후보 등록신청(하원의원선거)

 1차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 또는 등록선거인총수의 1/4을 득표한 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2차투표가 실시되는데, 입후보 등록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음.

 등록신청기한(선거법 제162조)

– 1차투표 후 첫 번째 화요일 오후 18시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1차투표의 개표의 총집계가 

월요일 중에 될 수 없는 경우 입후보등록신청기한은 1차투표 후 첫 번째 수요일 오후 

18시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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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할 수 없는 자(선거법 제162조)

–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의 대리인을 제외하고 1차투표에 입후보하지 아니한 자 및 1차투표

에서 등록선거인총수의 12.5%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자는 2차투표에 입후보할 수 없음.

– 위 요건을 충족한 자가 1명뿐인 경우 1차투표에서 차순위득표자도 2차투표에 입후보 가

능, 위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1차투표의 상위득표자 2명이 2차투표

에 입후보

– 후보자는 1차투표 시 그 입후보등록신청서에 대리인으로 지정한 자 이외에는 2차투표의 

후보자로 내세우지 못함.

라. 후보자 사망

 입후보 등록 신청기간 종료 후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대리후보자를 후보자로 하며 새로운 

후보자는 새로 대리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음.

 입후보 등록 신청기간의 종료 후 대리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후보자는 새로 대리후보자를 지명

할 수 있음.

마. 후보자 사퇴(선거법시행령 제100조)

 후보자 사퇴는 입후보등록 기간에 한해 할 수 있음.

 후보자 사퇴는 신고로써 처리됨.

4 독 일

가. 지역구 후보자 등록

1) 신청권자(연방선거법 제18,20조)

 정당 추천 후보자

– (적격정당) 연방하원 또는 주의회에서 5명 이상의 현직 의원이 있는 정당

– (비적격정당)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정당은 늦어도 선거일 97일 전 18시까지 연방

선거위원회 위원장에게 선거에 참여할 뜻을 통보하고 연방선거위원회가 정당 자격을 확

인한 정당(해당 선거구 내 선거권자 200명 이상 서명 필요)

 선거권자 추천 후보자(무소속 후보자)

– 해당 선거구 내 선거권자 200명 이상의 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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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내용 및 동의(연방선거법 제20조)

 후보자등록신청서에는 1명의 후보자 이름만 기재되어야 함. 

– 정당 추천 선거구 후보자는 주지부당의 의장단, 주지부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구당 

의장단이 자필서명으로 추천

 각 후보자는 한 개의 선거구에서만, 하나의 후보자등록신청서로 추천될 수 있음.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 본인의 서명동의가 필요하며, 후보자의 동의는 취소하지 못함.

3)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선거법 제19조)

 후보자 등록신청서는 늦어도 선거일 69일 전 18시까지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

로 제출

 등록신청서에는 1명의 신임인과 1명의 부신임인이 명시되어야 하고,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

의 서명자를 신임인으로 보며, 제2의 서명자를 부신임인으로 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신임인과 부신임인은 스스로 후보자추천에 관련된 의사표시를 하고 

수락할 권한이 있음.

4) 후보자 등록신청의 철회 및 변경(연방선거법 제23,24조)

 후보자는 수리가 결정되지 않는 동안 신임인과 부신임인의 서면에 의한 공동의사표시로 철회

될 수 있고, 200명 이상의 선거권자가 서명한 후보자등록신청서는 서명자의 과반수의 자필

서명으로 철회될 수 있음.

 후보자 등록신청은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신임인과 부신임인의 공동의 서면의사표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후보자 등록신청의 승

인에 관한 결정이 있은 후에는 어떠한 변경도 허용되지 않음.

5) 흠결의 보완(연방선거법 제25조)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심사해야 하며, 흠결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신임인에게 통지해 시정할 것을 요구

 아래의 경우에는 유효한 후보자 등록신청으로 간주되지 않음.

–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제출과 관련된 형식 및 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

– 유효한 서명 및 서명자의 선거권의 입증이 없는 경우(다만, 후보자 등록신청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적시에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정당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정당 명칭이 누락되었거나 정당자격의 확인이 기각되거나 증명

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후보자가 불완전하게 표시되어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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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의 동의표시가 없는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의 수리가 결정된 후에는 어떠한 흠결도 보완할 수 없으며, 흠결보완절차에 

있어서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신임인은 선거구선거위원회를 제소할 수 있음.

6) 후보자 등록신청의 승인(연방선거법 제26조)

 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서 심사 후 선거일 58일 전까지 승인여부 결정을 해야 함.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승인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늦어도 선거일 48일 전까지 공고

 등록신청서가 기한을 넘겨서 제출된 때와 법정요건 흠결 시 후보자 등록은 거부

 선거구선거위원회가 후보자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주선거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복신청권자인 신고책임자는 연방선거위원회 위

원장 및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에게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불복신청은 이해관계인

으로부터 증언청취 후 늦어도 선거일 52일 전까지 결정해야 함.

나.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제출

1) 후보자명부(연방선거법 제27조)

 정당만 제출할 수 있으며, 비적격정당은 주의 선거권자 총수의 1,000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단, 서명인 수는 2,000명 이하여야 함)

 명부의 기재내용은 정당의 명칭(해당 정당이 약칭을 사용할 경우 그 약칭), 후보자의 이름(순위 

부여)을 기입해야 함.

 후보자는 1개의 주 및 1개의 명부에만 등재되어야 하며, 명부에 후보자를 등재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동의가 필요함.

 명부에 등재하는 후보자 및 순위에 대한 정당 내부 결정절차는 지역선거구에서의 후보자 선출

절차에 준해 당원총회, 특별당대의원회의, 일반당대의원회의에서 비 투표에 의하며, 각 정

당은 각 주별로 1개의 명부만 제출할 수 있음.

2) 후보자명부의 승인(연방선거법 제28조)

 주선거위원회는 심사 후 선거일 전 58일까지 명부의 승인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해당 위원

회의에서 공고하며, 승인한 명부에 대해서는 주선거위원장이 늦어도 선거일 48일 전까지 공고

 주선거위원회는 명부가 기한을 넘겨서 제출된 때, 법정요건 흠결 시(개개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 명부의 승인을 거부하고 이를 공고

 명부의 승인 거부 시 그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연방선거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불복신청권자는 신고책임자와 주선거위원회 위원장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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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본

가.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공직선거법 제86조)

1) 후보자등록 

(가) 후보자 추천권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 해당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이 5명 이상일 것

– 최근 실시된 중의원의원 총선거의 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나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또는 

참의원의원 통상선거의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나 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해당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득표총수가 해당 선거에서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일 것

 중의원의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인명부등재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본인의 승낙을 얻어 후보자로 추천

(나) 입후보기간: 해당 선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선거일 12일 전에 공시)

(다) 방 법

 우편에 의하지 않고 문서로 해당 선거장에게 신고

(라) 문서 기재사항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추천

– 정당(또는 정치단체)의 명칭, 본부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과 후보자로 될 자의 이름·본

적·주소·생년월일 및 직업 기타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사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선거인명부등재자 추천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이름·본적·주소·생년월일 및 직업,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

(마) 제출서류(첨부서류)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추천

– 정당(또는 정치단체)의 강령·당규·규약 등

–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해당 소속의원의 승낙서, 최근 선거에

서의 해당 정당 등의 득표수를 기재한 문서)

– 중복입후보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지 않았다는 뜻의 대표자의 선서서

– 후보자의 동의서,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해당 후보자의 선서서

– 후보자 선출 절차를 기재한 문서와 후보자를 적정하게 선출했다는 뜻을 선서한 해당 기관

대표자의 선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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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문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선거인명부등재자 추천

–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해당 후보자의 선서서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문서 및 해

당 기재에 관한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대표자의 증명서

–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문서

(바) 추가입후보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신고일 후 해당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신고가 취하되거나, 후보

자가 사퇴하거나,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해당 선거일 전 3일까지 후보자 신고를 할 수 있음.

2) 정당의 후보자 신고 취하의 제한

 후보자 신고의 취하는 공시 또는 고시일(추가등록을 한 후보자는 해당 선거일 전 3일)까지 할 

수 있음.

3) 후보자 사퇴의 제한

 후보자 사퇴는 공시 또는 고시일(추가등록을 한 후보자는 해당 선거일 전 3일)까지 할 수 있음.

나.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공직선거법 제86조의2)

1) 후보자등록

(가) 후보자명부신고권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

 해당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이 5명 이상일 것

 최근에 실시된 중의원의원총선의 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나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또는 중의

원의원통상선거의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나 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해당 정당 기타 정치단

체의 득표총수가 해당 선거에서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일 것

 후보자가 될 중의원명부등재자수가 해당 선거구의 의원정수의 10분의 2 이상일 것

(나) 입후보기간: 해당 선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선거일 12일 전에 공시)

(다) 방   법: 우편에 의하지 않고 중의원명부와 아래의 문서를 첨부하여 선거장에게 직접 신고

(라) 첨부서류

 정당의 명칭, 본부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과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이름·본적·주소·생년월

일 및 직업 등을 기재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문서

 정당 등의 강령·당규·규약 등을 기재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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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 소속 중의원 및 참의원 5명 이상의 이름을 기재한 문서, 이름이 기재되는 것을 승낙하는 

승낙서 등

– 최근 선거에서의 해당 정당 등의 득표총수를 기재한 문서

 중복입후보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함을 대표자가 맹세한다는 선서서

 후보자의 동의서,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해당 후보자가 맹세한다는 선서서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선정을 한 정당 등의 기관명칭, 그 구성원의 선출방법 및 중의원명부등재

자의 선정절차를 기재한 문서와 해당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선정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다는 뜻

을 선서한 대표자의 선서서

 기타 정령으로 정한 문서

(마) 이중등록금지의 예외

 (중복입후보 가능) 해당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

의원선거에서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를 해당 중의원비례

대표선출의원선거의 등록과 관계된 중의원명부의 등재자로 할 수 있음.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수는 선거구마다 해당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선출해야 할 의

원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의원선거의 명부에 등재된 자는 제외

 해당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를 

2명 이상 중의원명부의 등재자로 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당선인으로 될 순위를 동일

하게 할 수 있음(즉, 같은 순위에 등재할 수 있음).

2) 보충등록

 후보자등록 후 사망 등의 사유로 중의원명부등재자가 될 수 없게 된 자가 해당 명부신고 시 

중의원명부등재자수의 4분의 1을 초과한 때에는 해당 선거일 전 10일까지 중의원명부등재

자가 될 수 없게 된 자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충등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부의 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

다.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공직선거법 제86조의3)

1) 후보자등록

(가) 후보자명부 신고권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

 해당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이 5명 이상일 것

 최근에 실시된 중의원의원총선거의 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나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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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원통상선거의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나 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해당 정당 기타 정치

단체의 득표총수가 해당 선거에서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일 것

 해당 참의원의원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될 참의원명부등록자 포함)가 10명 이상일 것

(나) 입후보기간: 해당 선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선거일 17일 전에 공시)

(다) 방   법: 참의원명부에 관계서류를 첨부해 선거장에게 직접 신고

2) 첨부서류: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경우와 같음.

라.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및 지방공공단체장선거(공직선거법 제86조의4)

1) 후보자등록

 해당 선거기일 공시 또는 고시일(선거일 17일 전에 공시)에 후보자로 될 자의 이름·본적·주소·

생년월일·직업 및 소속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2명 이상의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에 

소속하는 때에는 하나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등이 기재된 문서로 해당 선거장에게 신고

 다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의 승낙을 얻어 해당 선거장에게 추천신고

2) 첨부서류

 해당 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아니라는 선서서

 소속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 해당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증명서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경우 그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대표자의 증명서)

3) 보충등록

 해당 선거의 공시·고시일에 후보자 등록을 한 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의원정수를 넘는 경우, 

신고일 후 해당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때에는 도도부현지사 또는 시장의 선

거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정·촌장의 선거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보충등록할 수 있음.

마. 후보자 선출 및 정당 등 명칭의 신고 절차

1) 후보자 선출 절차의 신고(공직선거법 제86조의5)

 대    상: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후보자 및 중의원명부등재자를 후보자로 등록하기 원하는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시  기: 후보자 선출 절차를 규정한 날부터 7일 이내

 방   법: 우편에 의하지 않고 문서로 총무대신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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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정당이나 기타 정당단체의 명칭, 본부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후보자를 선정한 

기관 명칭과 그 구성원의 선출방법, 후보자 선출 절차

※ 총무대신은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내용을 고시해야 함.

2)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명칭의 신고

(가)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공직선거법 제86조의6)

 시   기: 중의원의원총선거일부터 30일 이내

 대    상: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후보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방   법: 우편에 의하지 않고 문서로 중앙선거관리회에 신고 

 신고내용: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및 하나의 약칭, 본부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 명칭 및 약칭은 그 대표자 또는 어느 선거구의 중의원명부등재자로 되고자 하는 자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유추되어서는 안 됨.

(나)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공직선거법 제86조의7)

 시   기: 임기만료일 전 90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까지

 대   상: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후보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정당 등

 방   법: 우편에 의하지 않고 문서로 중앙선거관리회에 신고 

 신고내용: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및 하나의 약칭, 본부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다) 고 시: 중앙선거관리회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내용을 고시해야 함.

바. 입후보의 금지 및 제한

1) (다른 선거의) 중복입후보 등의 금지(공직선거법 제87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 있어 하나의 정당 등에 관계된 후보자는 해당 선거에서 동시

에 다른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후보자가 될 수 없음.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신고정당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중복해 후보자를 

신고할 수 없음.

 하나의 중의원명부의 등재자는 해당 선거에서 동시에 다른 중의원명부의 등재자가 될 수 없음.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은 하나의 선거구에 중복하여 중의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음.

※ 참의원의원선거에서도 같음.

2)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을 사퇴한 자 등의 입후보제한(공직

선거법 제87조의2)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을 사퇴한 자 또는 후보자 등록신고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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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에 사퇴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사퇴 등으로 인해 결원되어 실시하는 보궐선거(통상선거

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의 후보자가 될 수 없음.

3) 선거사무관계자의 입후보제한(공직선거법 제88조)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선거장 및 선거분회장은 재직 중 그 관계 구역 안에서 해당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음.

4) 공무원의 입후보제한(공직선거법 제89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또는 행정집행법인 또는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의 임·직원

은 재직 중 입후보가 제한되나, 내각총리대신 기타의 국무대신·내각관방부장관, 내각총리대

신 보좌관, 부대신, 대신정무관 및 대신보좌관, 기술자·감독자 및 행정사무담당자 이외의 자

로서 정령(政令)으로 지정하는 자, 전무로서 위원·고문·참여·촉탁원 등, 소방단장·소방단원(비

상근) 및 수방단장·수방단원(비상근), 지방공영기업등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직원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 현직 의원의 경우는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입후보 제한규정에 불구하고 현직을 가지

고 입후보할 수 있음.

 입후보제한직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후보자가 된 때에는 그 신고로 해당 공무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간주(공직선거법 제90조)

※ 공무원으로 된 후보자의 취급(공직선거법 제91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 신고를 한 자(정당추천자에 한 함)가 해당 선거의 후보

자가 될 수 없는 선거사무관계자나 공무원이 된 때에는 그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봄.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의 후보자 신고를 한 자(정당추천자 

제외)가 해당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선거사무관계자나 공무원이 된 때에는 그 후보자인 

것을 사퇴한 것으로 봄.

 중의원명부등재자 또는 참의원명부등재자가 해당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선거사무관계

자나 공무원이 된 때에는 각 명부의 등재자가 아닌 것으로 봄.

6 스페인

 후보자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업무는 도선거위원회가 담당함(선거법 제169조제1항).

가. 후보자 등록기관(선거법 제44조)

 아래의 기관들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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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등록부에 등록된 정당 및 연합

– 해당 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설립된 연정

※ 선거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한 연정협정을 체결한 정당이나 연합은 선거소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선거위원회에 이를 통보해야 함.

– 선거법의 특별조항에 명시된 요건을 갖춘 선거인단체

 정당, 연합, 연정 또는 선거인단체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한 선거구에 1 이상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할 수 없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 정당으로 선언되어 해산되거나 업무가 중단된 정당의 활동을 사실상 지속하거

나 승계하려는 정당, 연합, 연정 및 선거인 단체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나. 후보자 등록(선거법 제45,46조)

 후보자 자격: 스페인 국적을 가진 성인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단, 법원 결정으로 인해 공직 수행이 불능한 상태여서는 아니 됨[정부법(Ley del Gobierno)

제11조].

 정당, 연합, 연정의 대표 및 선거인 단체의 발기인에 의해 인준된 후보자명부는 선거소집 후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관할 선거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각 후보자 등록신청서에는 이를 주관하는 정당의 연합, 연정 또는 선거인단체의 명칭, 약칭, 

상징 및 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들의 이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

 또 등록신청서에 후보자 승낙 선서서와 피선거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후보자명부 전체를 제출할 경우 각 명부는 모든 후보자의 해당 의석을 명시해야 하고, 대리후

보자를 포함시킬 경우 그 숫자는 1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후보자와 대리후보자의 

우선순위를 나열해야 함.

※ 세우타와 멜리야 선거구에서는 하원의원 추천 시 1명의 대리후보를 포함시켜야 함(선거법 제170조).

※ 각 상원의원 후보자명부에 2명의 대리후보자를 포함시켜야 하고, 해당 후보자가 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

를 진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함. 대리후보자들의 이름은 후보자명부에 명시되어 관보에 게재되며, 기타 

모든 선거 관련 문서에도 게재되나, 투표용지에는 명시하지 않음(선거법 제171조제2항).

 후보자명부 제출 시 명칭, 약칭 또는 상징이 합법적으로 설립된 다른 정당이 소유하고 있거나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들과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스페인 국기나 문장을 본뜬 

상징물이나 국왕을 지칭하는 명칭이나 상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됨.

 어떤 후보자도 둘 이상의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으며, 둘 이상의 후보자명부에 포함될 수도 

없음.

 후보자의 명칭과 함께 무소속이라는 사실이나, 연합·연정의 경우 각 후보자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정당을 명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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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단체가 추천한 후보자의 경우 선거권자의 추천 서명을 확보했다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어떠한 선거권자도 둘 이상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 서명을 할 수 없음.

※ 선거인단체는 해당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사람들의 최소한 1%의 서명이 필요함. 지난 선거에서 

의회 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정당, 연합, 연정의 경우에도 해당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사람의 최소

한 0.1%의 서명이 필요함(선거법 제169조제3항).

 관할 선거위원회는 각 후보자 등록 신청일자와 시간을 명시하고 확인서를 교부하며, 등록신청 

순서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해 이 순서는 모든 고시에서 지켜져야 함.

다. 후보자명부 공표(선거법 제47,48조)

 등록 신청된 후보자명부는 선거소집일 후 22일째 되는 날에 고시되어야 하고, 관할 선거위원

회는 등록신청일 후 2일 이내에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후보자에게 통보해야 함(시

정기한은 48시간).

 관할 선거위원회는 선거소집일 후 27일째 되는 날에 관보에 공표해야 하며, 후보자로 공표된 

자들은 선거소집일 후 28일째 되는 날에 공고해야 함.

※ 후보자명부 제출의 경우 후보자 공표이후 발생하는 결원(후보자의 사망 또는 사퇴)은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 후보자 또는 대리후보자로 대체됨.

라. 이의제기(선거법 제49조)

 후보자 공표 이후 등록이 배제된 후보자 및 공표된 후보자의 대리인 또는 공표가 거부된 후보

자의 대리인은 2일 이내에 선거위원회의 공표 결정에 대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법원은 소 제기일로부터 2일 이내에 판결해야 하며, 항소 불가능

 다만, 법원 판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로부

터 3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함.

7 스웨덴

가. 후보자 등록방법

 정당은 중앙선거청 또는 지방선거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후보자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함(선거법 제2절 제9조).

※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당은 선거가 실시되는 해 2월까지 중앙선거청에 정당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어떤 선거에 참여할 것인지를 밝혀야 함(선거법 제2절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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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청은 선거 때마다 후보자 최종 등록일을 관보에 게재하고 모든 등록 정당에게 알려야 

함(선거법 제2절 제13조).

나. 후보자 등록의 불인정

 정당이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에 동의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후보자 등록신청서

는 인정되지 아니함(선거법 제2절 제12조).

– 후보자는 입후보 사실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늦어도 선거일 전 금요일까지 중앙선거청 또

는 정부가 지정한 지방선거청에 제출해야 함(선거법 제2절 제20조제1항).

– 정당의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첨부한 후보자 본인의 동의서는 위 입후보 사실에 대한 서면

동의로 간주함(선거법 제2절 제20조제2항).

8 스위스

가. 후보자명부 제출일(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1조)

 각 주 법으로 선거가 있는 해 8월 중 어느 월요일을 최종 제출기한으로 정해야 하며, 후보자

명부가 제출되는 주 당국도 정해야 함.

 후보자명부는 제출 마감일 안에 주 당국에 도착되어야 하며, 주는 연방내각국에 지체 없이 

후보자명부를 통지해야 함.

나. 후보자의 수(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2조)

 후보자명부에는 각 선거구에 배정된 의석수 만큼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데, 어떤 

이름도 후보자명부에 2번 이상 기재되어서는 안 되며 배정된 의석수보다 많은 이름이 기재된 

경우 마지막 순위의 이름은 삭제되어야 함.

 후보자명부에는 후보자의 (공식 및 정치적으로 또는 일상에서 잘 알려진)이름, 성별, 출생일, 집 

주소(우편번호 포함) 및 출생지(출생지가 속한 주 포함)와 직업을 적어야 하며, 각 후보자는 서면으

로 추천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함.

다. 서명정족수(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4조)

 각각의 후보자명부는 투표할 자격이 있고 선거구에 정치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들의 서명[수기(手記)로 함]이 있어야 함. 

– 2~10개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주: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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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개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주: 200명 

– 20개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주: 400명

 선거권자는 2 이상의 후보자명부에 서명할 수 없으며, 후보자명부 제출 후에는 서명을 철회할 

수 없음.

 아래의 정당은 서명정족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정당의 당대표와 사무총장 

및 후보자들의 서명만을 받아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면 됨.

– 선거 실시 전년도 말까지 연방내각국에 등록된 정당

– 해당 선거구에 현직 의원이 있거나, 최근 총선거 같은 주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라. 후보자명부의 수정 등(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9,30조)

 주는 후보자명부를 심사해 서명인들을 대리하는 대리인에게 후보자명부의 결함을 수정하게 

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명칭을 변경하며, 이름이 공식적으로 삭제된 후보자들에 대한 대체후

보자를 임명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함.

 부여된 기간 내에 결함의 수정이 없는 경우 그 후보자명부는 무효로 간주되나, 결함이 특정한 

후보자에게만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이름만 삭제

 후보자명부 제출일 이후 두 번째 월요일부터는 후보자명부에 대한 더 이상의 수정이 불가능하

고 주법에 의해 수정 허용기간은 일주일로 단축될 수 있음.

마. 통합명부 및 명부의 공표(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1,32조)

 2 또는 그 이상의 명부는 늦어도 수정 가능한 기간까지 통합될 수 있으며, 통합명부 내에서는 

부속된 하위의 통합명부만이 허용

 하위통합명부는 원래의 통합명부와 동일한 표시 하에 추가적으로 성별, 정치적 집단의 당파, 

지역 또는 연령에 기초한 차이를 통한 구별을 표시하는 경우에만 유효

 통합명부 및 하위통합명부와 관련된 선언은 무효로 할 수 없음.

 주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의 관보에 명부의 명칭과 명부번호, 통합명부 또는 하위통합명

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해야 함.

 연방내각국은 후보자의 이름, 출생연도, 고향 및 거주지를 명시한 전자적 형태의 명부를 공표함.

바. 입후보 무효(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2조의a)

 주 차원에서 명부에 동일한 입후보자의 이름이 한 번 이상 기재되어있거나, 연방내각국 차원

에서는 동일한 입후보자의 이름이 하나 이상의 주의 후보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

하면 관련한 모든 명부에서 입후보를 무효화하고 서로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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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면 최종명부의 공표 전에 무효화 된 입후보자의 이름을 삭제하고, 최종명부 공표 후에 

삭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주 및 연방의 관보와 동시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삭제이유

를 명시해 발표

9 캐나다

가. 후보자 등록기간(선거법 제69,70조)

 선거공고문 발행 시부터 등록마감 기한까지임.

 후보자 등록마감일은 선거일 전 21일(월요일) 오후 2시까지

 선거관리관과 부선거관리관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정오까지 신청서 접수장소에 출석해 오후 

2시까지 있어야 함.

나. 후보자 등록요건

 후보자등록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자(해당 선거구 선거권자인지 여부는 관계없음)52)

 후보자등록신청서류(Nomination Paper)(선거법 제66조)

– 후보자가 선서한 진술서: 후보자의 이름·주소·직업 및 소속 정당명, 선거사무관계자

(official agent)의 이름·주소, 회계감사(auditor)의 이름·주소·직업 기재

– 증인 앞에서 선서하고 서명한 후보자의 추천 승낙서(증인의 서명 필요)

– 선거사무관계자의 취임동의서

– 해당 선거구에서 최소 100명의 선거권자 추천 서명(서명자의 이름·주소 필요)

※ 다만, 선거법 부대조항 Ⅲ에 규정된 작은 선거구는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됨.

 후보자 추천은 대부분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무소속 출마도 가능

 정당은 각 선거구마다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해야 함(선거법 제68조).

다. 후보자 등록접수·수리·통지(선거법 제71,73조)

 각 선거구 선거관리관은 후보자추천서의 서명자 수와 이들의 선거권 결격 여부를 심사한 후 추천

서가 제출된 후 48시간 이내에 수리 확인 또는 수리 거부 사실을 후보자에게 통지해야 함.

 후보자는 추천서, 진술서 및 증명서를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송부 할 수 있음. 추천이 유효

52) Elections Canada. ‘How to Become a Candidate.’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pol&document=index&dir=can/bck&lang=e (검색일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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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기 위해 선거관리관은 추천서, 진술서 및 증명서의 전자문서를 추천마감 기한까지 

접수해야 하고, 원본은 추천마감 기한 후 48시간 이내에 선거관리관에게 도착되어야 함.

※ 후보자는 등록마감일 오후 5시 이전에는 추천서에 기재된 이름, 주소, 직업에 대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음(선거법 제75조).

라. 후보자의 사퇴(선거법 제74조)

 후보자는 등록일 오후 5시까지 자신이 서명하고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 2명이 증명한 사퇴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관에게 제출해 사퇴할 수 있음.

 사퇴한 경우 그 후보자에게 투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됨.

※ 후보자 사퇴·사망 시 추천마감 기한 전에는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선거법 제68조).

마. 후보자의 사망(선거법 제77조)

 등록정당이 지원하는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전 5일 오후 2시부터 투표 마감 전에 사망

한 경우 

 선거관리관은 선거관리청장과 협의해 후보자 사망 이후 두 번째 월요일을 해당 선거구의 후보

자등록신청 마감일로 다시 정함.

바. 무투표 당선(선거법 제63조)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2일(선거일 전 19일) 오후 2시까지 등록한 후보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 

선거관리관은 선거소집령 뒷면에 결과를 기재해 선거관리청장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지체 없

이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선언

 소집령 반환 후 48시간 이내에 당선자에게 소집령의 인증된 사본 송부

사. 후보자의 권리(선거법 제80조, 제81조의1)

 고용주는 고용인이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로서 일정기간 무급 

또는 유급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허가해야 함.

10 호 주

가. 후보자 등록요건

 후보자 이름, 주소 및 직업 등을 기재하고 해당 선거구 100명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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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서식으로 작성)을 받거나(무소속추천후보자), 등록된 정당의 추천(정당추천후보자)을 받아야 

함(연방선거법 제166조제1항).

※ 후보자 등록마감 후에는 후보자 추천을 철회할 수 없음(연방선거법 제177조제1~3항).53)

 선거소집령 발행일 후 10일에서 27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등록마감 시간은 후보자등록 마감

일 정오까지임(연방선거법 제156조).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선거위원에게 접수함으로써 등록됨(연방선거법 제167조).

 후보자 등록을 위한 구체적 요건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연방선거법 제170조).

– 선출될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동의

–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 출마 자격이 있다는 선언

– 추천되는 선거와 동일한 날에 실시되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가 될 의사가 없다는 선언

– 호주 시민인지의 여부에 관한 진술

– 후보자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상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

나. 중복등록의 금지(연방선거법 제165조)

 선거일이 같은 2개 이상의 선거에서 이중 등록된 경우 그 등록은 모두 무효

 후보자로 등록될 경우 직무를 수행할 것에 동의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마감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한 경우 철회한 때 등록 효력 상실

다. 공직금지(연방선거법 제36조)

 후보자는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고, 후보자가 되는 자는 그 직에서 사퇴해야 함.

53) AEC. ‘Electoral Pocketbook.’ 
https://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electoral_pocketbook/index.htm (검색일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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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출마 불가

(22)

앙골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기니, 가이아나, 

이스라엘, 요르단, 모나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페루,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리남, 스웨덴, 탄자니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선거

(19)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카보베르데, 차드, 크로아티아, 지부티, 기니비사우, 아이슬란

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모잠비크, 나미비아, 팔레스타인, 파나마, 세르비

아, 슬로바키아, 동티모르, 

하원의원선거

(55)

앤티가바부다, 호주,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보츠와나, 미얀마, 캐나

다, 쿡제도, 쿠바, 덴마크,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에스와티니, 피지, 독일, 그레나다, 이라

크,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쿠웨이트, 라오스, 레소토, 리비아, 리히텐

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타, 마셜제도, 모리셔스,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우에, 오만,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산마리노, 

시에라리온, 솔로몬군도, 스페인, 타지키스탄, 통가, 아랍에미리트, 영국, 베트남, 잠비아

상원의원선거

(10)
호주, 벨기에, 부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스페인, 태국

대통령선거, 의원선거 

모두 가능

(92)

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콜롬비아, 코모로, 콩

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키프로스, 체코,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

트,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

나, 그리스,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 이란, 아일랜드, 케냐,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 멕시코, 미크로네

시아,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나우루, 네팔, 니제르, 파키스탄, 팔라우, 파라과이, 필리

핀,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레위니옹,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소말리아, 남수단, 스리랑카, 수단, 스위스, 토고,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크라이나, 미국, 바누아

투, 베네수엘라, 예멘, 짐바브웨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an independent candidates compete in presidential or 
legislative elections?’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PC008 (검색일 2022.3.31.)

<표 5-4> 각국의 무소속 후보자 출마가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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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근거규정

한 국

∙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 정당추천후보자등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

원선거의 경우 정당추천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
- 추천정당의 당인 및 대표지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등록신청서

에 첨부

공직선거법
제49조제2항

영 국

∙ 후보자는 본인 또는 제안자(Proposer)나 찬성자(Seconder)의 추천을 받아 등록
신청서를 선거관리관에게 제출

- 후보자의 이름과 주소, 직업을 기재하고 제안자 및 찬성자 각 1명과 추천에 동의
하는 8명 등 총 10명의 서명이 있어야 함.

1983 국민대표법
부칙1 제6~8호

미 국
∙ 입후보하려는 자는 입후보선언서(declaration of candidacy)를 주무장관

(secretary of state)등의 주 담당기관에 제출
주 선거법

프랑스
∙ 후보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한 등록신청서를 

제출
- 선거권이 있으며 피선거권이 있는 자를 입증하는 증명서 첨부

선거법 
제154,298조

독 일 

∙ 지역구의원)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된 선거구후보자추천서에는 최소한 선거구내의 
200명 이상의 선거권자 자필서명을 받아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제출

∙ 비례대표의원) 정당의 명칭 및 순위대로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한 주명부를 주의 
선거권자 총수 1,000분의 1 이상(서명인 수 2,000인 이하) 서명을 받아 주선거위
원회에 제출

연방선거법
제19,20,27조

일 본

∙ 지역구의원) 정당(또는 정치단체)의 강령·당규·규약, 후보자 동의서, 피선거권 결
격사유가 없다는 해당 후보자의 선서서 등의 문서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비례대표의원) 정당의 명칭, 본부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과 중의원명부등재자
의 이름·본적·주소·생년월일 및 직업을 기재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문서와 
정당 등의 강령·당규·규약 등을 기재한 문서, 후보자 동의서, 피선거권에 결격이 
없다는 후보자의 선서서 등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공직선거법
제86조,86조의2

스페인
∙ 정당 및 정당연합의 명칭, 약칭, 심벌 및 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보자 이름을 명확

히 표시한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후보자승낙 선서서,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다
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도선거위원회에 제출

선거법 
제45,46조

스웨덴
∙ 정당은 선거구별로 각 후보자가 입후보를 승인한 선언이 포함된 후보자 동의서를 

등록신청서와 함께 중앙선거청 또는 지역선거청에 제출
선거법 

제2절 제9조

스위스
∙ 후보자의 이름, 성별, 출생일, 직업, 집 주소 및 출생지를 기재하고, 각 후보자가 

서면으로 추천을 수락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후보자명부를 주 당국에 제출
선거법 

제21,22조

캐나다
∙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의 이름·주소·직업 및 소

속 정당명, 추천자의 서명, 후보자의 추천 승낙서 등이 포함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관에게 제출

선거법
제66조

호 주
∙ 후보자는 이름, 주소 및 직업 등을 기재하고 등록된 정당의 추천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는 동의, 상원의원 도는 하원의원 출마 자격이 있다는 선언, 호주 시민인
지 여부에 관한 진술 등이 포함된 후보자추천서를 해당 선거위원에게 제출

연방선거법
제166,167,

170조

오스트리아
∙ 정당은 후보자명부를 후보자 동의서와 함께 선거일 58일 전까지 지역선거관리기

관에 제출
의회선거법
제42,43조

<표 5-5> OECD국가의 후보자 등록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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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근거규정

∙ 후보자명부에는 정당명, 약칭, 이름, 출생연도, 직업,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의원 3명 이상 또는 지역별로 규정된 수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서명이 있어야 함.

– Burgenland·Vorarlberg지역: 100명, Carinthia·Salzburg·Tyrol지역: 200명, 
북부오스트리아·Styria지역: 400명, 남부오스트리아·비엔나지역: 500명

※  후보자명부는 39개 지역(Regional), 9개 주(Provincial), 연방(Federal) 3단
계로 작성됨. 주 명부는 선출될 의석수의 2배 이상의 후보를 포함할 수 없고, 지역
명부는 선출될 의석수의 2배 이상 또는 12명 이상일 수 없음.

벨기에

∙ 후보자등록신청서와 후보자동의서를 선거구선거위원회장에게 선거일 57일 또는 
58일 전까지 정해진 시간에 제출

∙ 후보자등록신청서에는 정당의 약칭, 상징(로고),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직업, 거주
지 주소가 명확히 기재되고, 최소 3명의 전직의원의 서명 또는 선거권자의 추천 
서명이 첨부되어야 함.

–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인 선거구는 500명, 50만~100만 명인 선거구는 400명, 
그 외 선거구는 200명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 서명이 필요함.

선거법 
제115,116조 

칠 레

∙ 정당 또는 선거연합(pacto electoral)의 대표 또는 사무총장이 작성한 후보자 선
언서를 선거일 90일 전 자정까지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제출
– 선거권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공증된 진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자산신

고서를 제출해야 함.
∙ 각 정당은 정당 간 선거연합을 구성할 수 있으며 무소속 후보자를 포함시킬 수 있음.

선거법
제3,4,7,10조

체 코

∙ 정당 또는 연합은 선거일 최소 66일 이전까지 대리인을 통해 후보자명부를 선거구
사무소에 제출

∙ 후보자명부에는 선거구, 소속정당 또는 연합의 명칭, 이름, 성별, 연령, 직업, 거주
지, 후보자의 순서, 정당 및 연합 대표의 서명과 대리인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함. 

∙ 후보자 성명서는 등록에 동의하며 후보자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명부에 중
복 등록되지 않는다는 진술, 등록 거주지와 생년월일을 후보자가 수기로 직접 작성
하고 기재해야 함. 

∙ 다수대표제로 선출되는 상원은 이름,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선거구, 소속 정당 
또는 연합 명칭이 기재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시민권증빙서류와 후보자성명서를 
첨부하여 선거구 지역사무소에 제출

선거법
제31,32,60,61조

덴마크

∙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얻은 정당은 총선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
∙ 선거에 처음 참가하는 정당은 선거일 15일 전 정오까지 주택내무부에 등록 신청
– 정당등록신청서 제출 시 지난 선거 총 유효투표수 1/175에 해당하는 수의 선거권

자 서명을 제출
∙ 후보자신청서는 선거일 11일전 12시까지 항소위원회(Ankestyrelsen, 내무부 산

하)에 제출되어야 함. 주택내무부가 승인한 양식에 이름, 사회보장번호, 직업, 주
소, 소속정당(또는 무소속), 서명을 기재해 제출

∙ 후보자는 1개 정당 소속으로 1개 선거구에만 출마할 수 있음.

의회선거법
제11,12,33,

33a조

에스토니아

∙ 선거일 90일 전까지 비영리기관 등록을 마친 정당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 정당은 정당명으로 선거에 참여하며 후보자등록 시에 정당 대표의 이름, 주민번

호, 주소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함께 제출
∙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45일 전 18시까지 가능하며, 정당은 후보등록신청서, 지역

구․전국구 후보자명부, 기탁금 영수증, 각 후보자별 후보자지원서를 주 선거위원회
에 제출
– 후보자지원서에는 정당소속(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며 후보자로서 요건을 

갖추었음을 명시하고 이름, 주민번호, 소속정당명, 연락처, 학력, 직업을 기재하
고 서명함.

의회선거법 
제26,28,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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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Citizensinformation. ‘General elections.’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government_in_ireland/elections_and_referenda/national_el
ections/the_general_election.html#l4fd6d (검색일 20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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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 후보자신청서는 선거일 40일 전 16시까지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제출. 후보자명부
와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정당대표는 각 후보자가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며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함.
– 후보자명부는 각 후보자의 이름과 직위, 직업, 거주지가 명시되어야 함.
– 동의서는 개인 ID번호를 기재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의원으로서의 책임에 동의

하며 다른 정당 또는 지역구에 중복 출마하지 않는다는 진술과 서명이 있어야 함. 
∙ 정당은 연합을 구성할 수 있음.

선거법 
제120~122조

그리스

∙ 정당, 정당연합, 무소속후보자 연합 등은 선거기간 시작 후 7일 이내에 명부를 준
비하여 전자포털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후보자는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 선거권자 12명 이상의 추천과 소속 정당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 후보자등록신청서에는 이름, 직업, 주소, 생년월일을 기재
∙ 후보자 추천동의서에 등록선거구, 생년월일, 선거권이 있으며 다른 명부에 동시에 

추천되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함.
∙ 기탁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함. 

의회선거법
제32,34조

헝가리

∙ 지역구의원) 후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후보추천과 겸직금지에 대한 동의내
용을 기재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500명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 서명(추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와 자필서명)을 받아 선거위원회에 제출

∙ 전국비례대표의원) 14개 주 이상, 최소 71개 선거구에 지역구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만 전국구 비례대표명부를 등록할 수 있음(연합구성 가능).

– 비례대표 후보자는 선거권자 추천 서명 없이 후보자명부 등록신청서만 제출 
– 소수민족 자치기구는 별도의 명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수민족 선거권자의 1% 

또는 1,500명의 추천 서명을 제출해야 함.

의회선거법
제6~9조

선거절차법
제120,122,

129조

아이슬란드

∙ 정당, 정치단체는 선거일 36일 전 12시까지 선거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해야 함. 
후보자추천동의서, 추천 서명(필요한 경우)을 첨부해야함.

– 후보자명부에는 정당명,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직업을 기재함.
– 의석수 2배(최소 30명 이상 40명 미만)에 해당하는 추천 서명이 필요하며 추천자

의 이름, 사회보장번호, 주소를 명시

선거법
제36,37,39조

아일랜드54)

∙ 본인 스스로 또는 선거구내 선거권자의 추천으로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음. 
 ※ 두 개 이상의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음. 
∙ 등록된 정당의 후보자로 등록을 원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서와 정당가입증명서

를 출마하려는 선거구의 선거위원회에 선거소집령 발령 7일 후 정오까지 제출
– 후보자등록신청서에는 후보자의 추천에 대한 동의와 결격사유가 없음을 명시하고 

이름, 주소, 직업을 기재함. 

선거법
제46,49조

이스라엘

∙ 후보자명부 등록자 수는 12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후보자명부에는 후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
∙ 2개 이상 정당 연합 시 후보자 별 소속 정당명 기재
∙ 후보자명부는 정당 대표자 또는 정당법 제19B조에 따른 대리인의 이름을 날인하

며 2개 이상 정당 연합 시 각 정당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날인
∙ 각 정당은 대표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후보자가 서명한 동의서와 후보자명단을 

선거일 47일 전 22시까지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출

기본법(의회)
제5A,6조

선거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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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선거에 참여하려는 정당 또는 정치단체는 로고와 정당명을 내무부에 등록해야 함.
∙ 후보자는 5개의 중대선거구와 1개의 소선거구에 후보자로 동시에 등록될 수 있음. 

단, 재외선거구 후보자는 국내선거구 후보자가 될 수 없음.
∙ 후보자명부 제출 시 해당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권자 1,5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임기만료일 120일 전 하원이 해산하는 경우에 추천 선거권자 수는 위 숫자의 

1/2로 함.
– 추천 정당과 후보자와 선거인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가 기입되어야 함.
– 시장, 공증인, 해외거주자의 경우 영사관 또는 대사관, 기타 법에 규정된 기관에 

의해 공증되어야 함. 선거권자는 하나의 명부에만 추천 서명을 할 수 있음.
∙ 후보자명부 제출 시 대표 2명, 대리후보 2명의 이름을 기재하여 선거일 35일전 

오전 8시부터 34일 전 오후 8시까지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제출

상원선거법
제8,9조

하원선거법
제14,18‑2,20조

라트비아

∙ 후보자명부는 선거일 1년 전에 창당되었고 당원 500명 이상인 적법한 정당만 제출
할 수 있음.

∙ 각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은 후보자명부를 작성해 의사결정부서에서 임명한 자를 
통해 중앙선거위원회 절차에 따라 제출

∙ 후보자명부는 선거일 8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출
∙ 후보자명부 등록자 수는 선거구 할당 의원정수 +3을 초과할 수 없음.
∙ 각 정당 또는 연합은 후보자명부와 함께 본인이 서명한 후보자등록 동의서, 후보자 

성명서와 모든 후보자들이 서명한 캠페인 플랫폼을 제출해야 함.
∙ 후보자의 공용어 능력,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ID번호, 해외시민권, 거주지, 

직위/직업 등 정보, 학력, 구소련 또는 구 라트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나 
해외 정보 또는 방첩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접촉 또는 협력했는지 여부, 후보자의 
자산정보를 후보자 서명으로 확인해 제출 

선거법
제9,10,11조

리투아니아

∙ 선거일 185일 전까지 등록이 완료된 정당은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음.
– 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일 83일 전부터 접수를 시작해 선거일 65일 전 오후 5시

에 마감
∙ 정당은 후보자등록신청서, 위원회 양식에 따른 선거프로그램, 후보자명부와 각 후

보자의 서명을 받은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후보자 등록신청서에는 후보자의 이름, 신분증번호,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

위, 소속정당, 의원의 부적격 사유에 관한 질문 등에 관해 전자적으로 입력해야 함.
– 서약서에는 선출 시 양립 불가한 활동에 대한 해임 동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동의, 세무조사관이 승인한 소득세 신고서와 자산신고서의 주요내역, 중앙선거
위원회의 양식에 따른 뇌물공여 금지서약이 포함되어야 함.

∙ 정당은 후보자 사진 및 약력, 선거대리인 허가서, 기탁금 지불확인, 기탁급환불용 
계좌, 선거운동 자금조달 보고서 사본(지난 선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당월 1일까지 정당의 보조금 및 자금 정보 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함.

∙ 정당이 비례대표명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당소속후보자라도 지역구 선거
에 출마하기 위해 추천서명을 제출해야 함(검역 등 비상사태로 인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지역의 경우 500명 이상의 추천서명으로 가능).

선거법 
제70조

룩셈부르크

∙ 후보 자추천은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100명의 추천 또는 해당 선거구의 전․현직 
의원 또는 3명의 지역의회의원에 의해 이루어짐.

∙ 본인 또는 대리 제출자의 이름, 직업, 거주지 정보가 포함된 본인이 서명한 성명서
를 선거일로부터 최소 60일 전까지 각 선거구의 지정기관(주로, 지방법원)에 제출 

∙ 후보자명부 등록자 수는 선거구 의원정수를 초과할 수 없음.
∙ 각 선거구 선거위원장은 선거일 최소 65일 전까지 후보자명부 제출과 투표 참관 

대리인의 추천을 위한 일자, 시간, 장소 등을 공표

선거법
제135,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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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 선거연도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간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
– 지역구하원의원후보자: 선거구위원회
– 비례대표하원의원후보자: 연방선거위원회
– 상원의원후보자: 해당 지역위원회
– 비례대표상원의원후보자: 연방선거위원회

∙ 후보자는 정당 또는 정치단체명, 이름, 출생지, 출생년월, 거주지 주소,  거주기간, 
직업, 선거증 번호, 입후보 대상 직위명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해 제출

∙ 재출마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서 제출 시 입후보 대상 직위 재임 
기간과 헌법에서 명시한 재임한도를 준수하고 있음을 명시, 비례대표후보자명부에
는 재임 횟수를 표기

∙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 시 입후보수락 선언문, 출생증명서 사본 및 선거증 사본을 첨부
∙ 출마 후보자 소속 정당은 서면을 통해 해당 후보자가 정당 정관에 따라 선출되었음

을 밝혀야 함.

연방선거법
제237,238조

네덜란드

∙ 선거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일 최소 3주전까지 후보자명부와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장소와 시기를 공지

∙ 정당은 후보자명부, 선거권자의 추천 서명, 후보자 동의서, 기탁금 지급증명, 후보

자 신분증명서를 선거위원회에 제출

– 의석수가 19석 미만인 선거구와 Bonaire 선거구는 10명, 19석 이상 39석 미만

인 선거구는 20명, 이 외의 선거구는 30명의 선거구내 선거권자의 추천 서명이 

필요함.

선거법
제H1,H3,H4,

H9,H12조

뉴질랜드

∙ 정당이 일괄로 후보자를 등록(bulk nomination)하는 경우 정당은 후보자 등록일 

전날 정오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전자 방식으로 일괄 제출 의사를 밝힘. 후보자의 

이름, 후보자 동의서, 선거권자임을 증명하는 법적진술, 정당대표의 확인을 포함한 

후보자 등록신청서류를 선거위원회에 제출 

∙ 개별 등록(individual nomination)은 지역구에 등록된 선거권자 2명 이상의 추

천 서명, 후보자의 이름과 동의, 정당의 등록로고를 첨부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등록일 정오까지 선거위원회에 제출

선거법
제143,146D조

노르웨이

∙ 선거가 있는 해 3월 31일 오후 12시까지 후보자명부를 해당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제출

∙ 후보자명부에는 일정 수의 사람들이 서명을 해야 함.

– 이전선거에서 한 선거구에서 500표 이상을 득표하거나 전국에서 5,000표 이상

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명부: 해당 선거구 지구당 집행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의 

서명

– 그 외: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500명

∙ 후보자명부와 함께 후보자의 생년월일, 서명인의 생년월일과 거주지 주소를 첨부

해야 함.

선거법
제6‑1,6‑3,6‑4조

폴란드

∙ 정당이나 연합은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5,000명 이상의 추천 서명과 이름, 직업, 

거주지, 국적, 주민번호, 후보자의 동의, 적격한 후보자임을 확인하는 문구를 기재

한 후보자명부를 선거일 40일 전까지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제출

∙ 선거권자는 하나 이상의 명부에 추천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이름, 주소, 신분증번호

를 기재하고 서명함.

선거법
제208~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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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 후보자와 정당대리인의 신원정보(이름, 나이, 소속, 직업, 시민증번호, 주거지 등)

가 포함된 후보자명부와 헌법재판소의 정당등록 증명서 사본, 후보자·대표의 선거

인등록 증명서 및 후보자 성명서를 선거일 41일 전까지 선거구 지방법원에 제출

– 후보자 성명서에는 후보자 부적격사항이 없고 다른 선거구나 명부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후보자 추천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서명

의회선거법 
제23,24조

슬로바키아

∙ 정당 또는 연합은 후보자명부, 후보자 성명서, 기탁금 납입증명서를 동봉해 선거일 

최소 90일 전 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선거위원회에 제출

– 후보자명부에는 정당 또는 연합의 명칭, 이름, 직위, 생년월일, 거주지, 직업, 

모든 후보자의 명부상 기호 순번, 명부 제출자의 이름, 직위, 서명, 정당 또는 

연합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함.

– 후보자성명서는 후보자 추천에 동의하고 다른 명부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결격사

유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후보자가 자필로 작성

∙ 후보자명부 후보자 수는 1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선거법
제50조

슬로베니아

∙ 정당은 정강에 따라 후보자를 선출해야 하며 의회의원 3명 이상이 지지하는 경우

에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선거구내 당원 50명의 추천 서명으로 

해당 선거구에 1명의 후보자를 등록할 수 있음.

∙ 선거권자 1,000명 이상의 추천 서명으로 후보자를 등록할 수 있음. 

∙ 명부에는 선거구 의석수 이상의 후보자가 포함될 수 없으며 후보자는 하나 이상의 

선거구에 동시에 등록될 수 없음. 단, 정당이 등록한 후보자가 선거구 할당 의석수

보다 적은 경우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내 하나 이상의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될 

수 있음.

– 후보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는 취소가 불가능 함.

– 후보자명부에는 출마선거구, 명부의 명칭, 후보자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학력, 

직업, 직위, 거주지), 명부 대표자의 이름, 거주지가 기재되어야 함. 지역구별 

후보자 목록과 명부 결정 기록과 정당규정도 첨부해야 함.

의회선거법 
제42~51조

튀르키예

∙ 정당은 각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명부를 최고선거위원회에 제출

∙ 정당은 연합을 형성하여 후보자 명부를 제출할 수 있음.

∙ 당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의회선거법
제12,12A,16,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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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 300명~500명 이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은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해 관할선

거구선거관리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함.
공직선거법 

제49조제3항

영 국 ∙ 정당소속 후보자와 동일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및 부록 
서식

미 국

∙ 모든 주에서 무소속입후보가 가능하나 주에 따라 추천인의 수가 다름.
∙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연방하원 및 주 상·하원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 하는 

자는 이전 총선거 유효투표총수의 1% 또는 500명 중 적은 수의 선거권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8400조

프랑스 ∙ 정당소속 후보자와 동일
선거법 

제154조

독 일
∙ 연방하원이나 주의회에 5명 이상의 의원을 보유하지 못한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200명 이상의 선거권자의 자필서명을 얻어야 함.
연방선거법
 제20조

일 본
∙ 후보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선거권자의 추천으로 무소속으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제86조

스페인
∙ 선거인단체나 지난 선거에서 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정당, 연합, 연정의 경우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의 최소 0.1% 서명 필요
선거법 

제169조제3항

스위스 – –

스웨덴 – –

캐나다 ∙ 정당소속 후보자와 동일
선거법
제66조

호 주
∙ 후보자 이름,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의 1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등록신청서를 제출
선거법 

제166조제1항

오스트리아 – –

벨기에

∙ 후보자가 되기 위해 정당을 설립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시민들과 함께 명부를 구성하
여 출마해야 함.

∙ 후보자명부는 최소 1명의 후보자와 6명의 대체 후보자가 지명되어야 함(최대 후보자
의 수는 선거구 인구수에 따라 다름).

∙ 후보자 등록방법은 정당소속 후보자와 동일

선거법 
제116,117조

<표 5-6> OECD국가의 무소속 후보자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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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레

∙ 정당추천 후보자와 등록 요건이 동일하나 5명의 추천인에 의해 작성되며 공증된 추천
인 명부를 첨부해야 함(공증인은 법률상 선거권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설립된 
정당에 소속되어있지 않고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주소지가 등록된 자여야 함).

∙ 최소추천인 수를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별도 지정하는 마감일자로부터 7개월 전에 
관보에 게재
※ 지난 총선 선거구 선거권자 수의 0.5% 이상의 서명

선거법 
제3,11,13,

14조

체 코

∙ 하원의원 무소속후보자는 다른 정당, 정당연합명부에 포함되어 출마 가능하며 후보자
명부에 무소속후보자임을 명시해야 함.

∙ 상원의원 무소속후보자는 단독으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무소속 후
보자임을 명시해야 하며 선거구내 선거권자 1,000명 이상의 추천 서명을 첨부해야 
함(서명에는 선거권자의 이름, 생일, 거주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유효하지 않음).

∙ 그 이외의 절차와 방법은 정당추천 후보자와 동일

선거법
제31,32,60,

61조

덴마크
∙ 무소속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150명 이상 200명 이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함.
의회선거법 

제32조

에스토니아 ∙ 후보자등록신청서, 기탁금영수증사본, 후보자지원서를 선거위원회에 제출
선거법 제27조,
제30조제4항

핀란드

∙ 선거권자 100명 이상이 선거구 연합을 설립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 연합은 헌장을 작성하여 설립. 후보자의 이름, 직업과 직위, 거주지역이 기재되고 연

합회원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선거권자임을 확인하는 서명, 대표자의 이름과 연
락처가 명시되어야 함.

∙ 후보자 등록절차는 정당추천 후보자와 동일하나 연합설립헌장을 함께 제출 

선거법 
제119,124조

그리스 ∙ 등록방법은 정당소속 후보자와 동일 선거법 제34조

헝가리
∙ 지역구의원 선거에만 참여 가능하며 정당추천 후보자와 동일하게 최소 500명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 서명을 선거위원회에 제출
의회선거법 
제5,6조

아이슬란드 ∙ 의회선거에서는 무소속후보자 출마 불가(연합목록에 참여가능)
의회선거법 제32조,

 헌법 제5조

아일랜드
∙ 후보자등록신청서 제출 시 선거구내 선거권자 30명의 추천성명서를 첨부하거나 기탁

금을 납부해야 함. 
∙ 선거권자는 두 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음.

선거법 
제46,47조

이스라엘 ∙ 무소속후보자 출마 불가
기본법(의회)

제5A조

이탈리아 ∙ 무소속후보자 출마 불가 –

라트비아 ∙ 무소속후보자 출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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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등록방법 근거규정

리투아니아
∙ 무소속후보자는 지역구의원선거에만 출마 가능
– 해당 선거구내 선거권자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검역 등 비상사태로 인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지역의 경우 500명 이상의 추천서명으로 가능).

선거법 
제70조 

룩셈부르크 ∙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단독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선거법 제135조

멕시코 ∙ 정당소속 후보자와 동일
연방선거법
제232조

네덜란드
∙ 정당후보자와 동일하게 후보자명부, 선거권자 추천 서명
– 의석 19석 미만인 선거구는 10명, 19석 이상 39석 미만인 선거구는 20명, 이 외의 

선거구는 30명

선거법
제H1,H3,H4조

뉴질랜드
∙ 지역구의원 선거에만 참여 가능하며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 2명 이상의 추천 서명과 

후보자의 동의, 후보자 이름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류를 제출
선거법

제144조

노르웨이 ∙ 무소속후보자 출마 불가 –

폴란드

∙ 무소속후보자는 정당이나 연합이 작성한 후보자명부에 포함될 수 있음.
∙ 선거권자들이 모인 단체를 통해서도 등록 가능
※ 선거권자 단체는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1,000명 이상의 추천 서명으로 후보자추천

위원회를 설립 가능

헌법 
제100조제1항

선거법 
제204조제6항
제212조제3항

포르투갈
∙ 정당　또는 연합의 후보자명부에 무소속후보자를 포함하여 작성 가능(개별적으로 출

마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의회선거법

제21조제1항

슬로바키아 ∙ 무소속후보자 출마 불가 선거법 제50조

슬로베니아 ∙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자 최소 1,0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함. 
의회선거법 

제44조

튀르키예
∙ 후보자등록신청서는 입후보 자격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서신과 기탁금 영수증을 첨부

하여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제출
∙ 무소속후보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정당의 후보자명부에 등록될 수 있음.

의회선거법
제16,21조



제5장 후보자 ∙   291

국가명 공무원 입후보 및 사직 근거규정

한 국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

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등
공직선거법

제53조

영 국
∙ 유럽의회의원, 상·하원의원직 겸직 금지
∙ 고위공직자, 판사, 외국대사, 정규군인, 경찰, 공기업, 잉글랜드 은행장 등

하원의원
부자격법

미 국 ∙ 연방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공직
연방헌법 

제1조제2,3항

프랑스

∙ 상·하원의원직 겸직 금지
∙ 지방지사 및 도지사(Préfet)는 재직 중 및 재직 후 3년간 직무를 수행한 지역과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모든 선거구에서는 하원의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음.
∙ 부지사(sous-préfet), 도사무국장(secrétaires généraux de prefecture), 각급 

판사 및 지역사무소장, 군인·경찰 공무원, 대학총장, 의료기관장 등의 지역 행정기관
장 등은 재직 중이거나 재직 후 1년간 근무한 도내의 모든 선거구 내에서는 하원의 
피선거권이 없음.

선거법
제46,132조

독 일 ∙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원, 직업군인, 일시적 지원병, 법관
기본법

제137조제1항

일 본

∙ 선거사무관계자(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선거장 및 선거분회장)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또는 특정독립행정법인,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의 

임원 및 직원
-내각총리대신 및 기타 국무대신, 내각관방부장관,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부대신(국무

대신직을 가지고 그 장을 맡을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는 각 청의 부장관을 포함) 
및 대신정부관은 공무원 입후보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여 재직 중 공직선거 입후보 가
능
※ 입후보제한직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입후보하는 경우 등록신청은 수리되지만 입후

보신청일과 동시에 해당 공무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직을 상실하게 
됨(공직선거법 제90조).

공직선거법 
제88,89조

스페인

∙ 연방상원의원, 연방하원의원, 연방평의회 구성원은 연방법원의 법관직을 겸직할 수 
없음.

연방헌법 
제144조

∙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사원장, 감사원장 및 헌법 제131조제2항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판사, 검찰총장, 정부부처 및 정부부처급 기관의 차관, 군인, 선거
인명부관리국의 장, 공공기관 직원 등 

선거법
제6조

∙ 연방정부의 공무원, 연방의회사무국 공무원은 연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연방의회에 관한 

법 제14조

스웨덴 ∙ 의회의장이나 내각의 장관이 된 경우 겸직 금지
헌법 제4절 

제9조

스위스
∙ 상·하원의원직 겸직 금지
∙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대법원 판사

헌법 제144조

캐나다 ∙ 총독이 임명한 판사, 선거관리청장, 선거사무원 
선거법
제65조

호 주 ∙ 공무원, 공적기금을 받은 자, 직업 군인 등
헌법 제44조
연방선거법

제36조

<표 5-7> OECD국가의 공무원 입후보 및 사직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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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 유럽의회의원, 상·하원의원직 겸직 금지
∙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구성원, 판·검사, 군인, 경찰이나 공공보안, 재정, 토지평가 관

련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없는 행정 업무는 겸직할 수 없음.55)

헌법 
제59,92,122,

147조
공직자청렴법

제2,6a조

벨기에

∙ 상·하원의원직 겸직 금지
∙ 국왕이 장관으로 임명 시 상·하원 의원직 정지(장관직 사임 시 의원 복귀)
∙ 연방정부가 유급직으로 임명한 경우 상·하원의원직 상실
∙ 지방의회의원은 상·하원의원 겸직 금지
∙ 연방행정법률고문, 국가회계담당, 유한회사의 정부위원 도지사, 부도지사, 도의원, 감

사원직원, 입법평가관, 검사, 검찰청 직원 등은 의원직과 겸직 금지 

헌법 
제49~51조
제119조

겸직 금지법
제1조

칠 레

∙ 총리, 주지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의원, 정무장관, 중앙은행 위원회 위
원, 대법원 판사, 경력법관, 헌법재판소 판사, 선거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감사원
장, 노동조합 또는 유사단체 관리자급 직위에 있는 자, 국가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장, 검사, 지방검사, 내무공안부 수사관, 육해공군 총사령관, 경찰총장, 
수사경찰국장 등은 하원 및 상원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

헌법 
제57조

체 코
∙ 상·하원의원직 겸직 금지
∙ 대통령, 판사는 법령에 따라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음.

헌법
제21,22조

덴마크 ∙ 공직선거 입후보에 정부 허가 필요 없음.
헌법

제30조제2항

에스토니아
∙ 공직과 겸직할 수 없음.
∙ 군복무 중인 자는 입후보할 수 없음.

헌법 제63조
의회선거법
제4조제6항

핀란드

∙ 군 관련 공무원, 행정감찰관, 법무부장관, 대법원 또는 최고행정법원 판사, 검찰총장
은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으며 대통령에 선출되거나 겸직 불가한 업무에 임명 될 경우
에는 사직해야 함.

헌법
제27조

그리스

∙ 공무원, 군인, 보안업체 직원, 지방 공무원, 공공법무인, 지방자치단체장, 주지사, 부
지사, 국영․공영 기업 또는 사법에 의해 통제되는 법인, 국가나 행정관련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영과 임명에 관여하는 기업의 대표, 이사회 구성원, 경영진 등은 선거
에 출마하기 전까지 사직해야 함.

헌법 
제56조

헝가리
∙ 대통령, 헌법재판소 판사, 검사, 특정 공직과 법무직, 판사, 경찰, 군인은 정당에 가입

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 

헌법(STATE)
제24,26,29,30,

45,46조

아이슬란드 ∙ 대법원 판사는 피선거권 없음.
헌법 

제34조

아일랜드

∙ 유럽의회의원, 유럽사법재판소 판사, 법무감, 유럽감사원재판소 판사, 경찰, 군인, 공
무원법상 출마 허가가 명시되지 않은 공무원, 대통령, 상원의원, 감사원장, 감사관, 
판사 등은 피선거권이 없음.

선거법(1992)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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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대통령, 유대교 최고지도자 랍비 2명, 판사, 종교재판관, 이스라엘방위군 참모총장, 
임기 내 행정부 각 부처 장관 및 종교인,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고위공무원 및 고위 
장교,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고위 경찰간부 및 고위 교도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공기
업 고위 근로자 등은 의회 총선 후보자명부 제출일 이전 또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일자 이전에 사직해야 함.

∙ 각 직렬 최고위급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이스라엘방위군 장교, 경찰, 교도관 등은 
선거법 제56조에서 정하는 기간 이전에 사직해야 입후보할 수 있음.

기본법(의회)
제7조
선거법 
제56조

이탈리아

∙ 지역의회 의원, 도의회의장, 인구 20,000명이 넘는 자치시의 시장, 경찰서장 및 부서
장과 감찰관, 각 부처의 장관, 사르데냐 자치주 정부 대표, 시칠리아 지역 국가 위원, 
일반지역위원, Friuli Venezia Giulia 지역정부위원, Valle d'Aosta 지역 위원회 
의장, Trento 및 Bolzano 지방정부위원, 중앙정부 조정관 등, 공안기관의 부책임자, 
일정한 영역에서 명령권을 갖고 있는 장군 이상의 장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전
에 사직해야 입후보할 수 있음.

∙ 법관(고등기관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제외)은 후보자등록일 기준 6개월 이상 같은 구역
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 이전에 휴직이나 면직이 되어 있어야 함.

∙ 명예직 외교관을 제외한 일반 외교관 등
∙ 국가와 업무상의 계약이나 하청 등의 관계에 있는 사기업이나 회사의 대표자 등

하원선거법 
제7,8,9,10조

라트비아

∙ 대통령, 감사원장 또는 감사위원, 특명전권대사 또는 전권대사, 헌법재판소 판사, 검
사, 군인, 경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후보자명부 등록 후  1개월 이내 사임해야 
하며 확인 서류를 선거위원회에 제출

∙ 유럽의회의원이 의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의회의원 선서와 동시에 유럽의회 의원 
자격을 상실

∙ 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당선 확정과 동시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을 상실

∙ 헌법재판소가 아닌 일반 법원 판사는 출마할 수 있으나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자격을 상실

의회선거법 
제6조

리투아니아

∙ 판사, 경찰, 군인 정당가입 불가
∙ 판사, 군인, 특정 공무원은 후보자가 될 수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음.
∙ 탄핵으로 의원직에서 해임된 자는 10년경과 후 출마 가능

헌법 
제113,114조

공무원법 
제44조제2항

선거법
제11조제3항

룩셈부르크

∙ 공무원, 국가직 근로자, 정부 또는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
기관 근로자, 철도공사 근로자, 국무회의 최고위원(사임시 제외), 판사, 회계위원회 
위원, 군인 등은 피선거권이 없음.

∙ 의원과 혈연,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출마할 수 없음(동시에 당선된 경우 추첨으로 선택).

선거법
제129조제1항

멕시코

∙ 선거구 관할의 군인, 법집행관, 지역사법 경찰은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해야 함. 
∙ 헌법상 자치기구의 책임을 맡은 자, 국무장관 또는 차관, 연방기관의 장은 선거일 90

일 전에 사임해야 함.
∙ 대법관, 선거재판소장, 선거위원회위원장, 선거위원회위원 또는 해당 기관들의 최고

관리직은 직위를 마친 후 3년이 지나야 함.
∙ 장관, 연방판사, 지방판사, 시장, 정치행정단체의 책임자는 90일 이전에 사직해야 함.
∙ 상원의원은 연속 2회까지 선출될 수 있으며, 하원의원은 연속 4회까지 가능

헌법
제55,58,59조

선거법
제10조

네덜란드
∙ 상·하원의원직 겸직 금지
∙ 장관, 국무장관, 국무위원, 회계법원 판사, 국가행정감찰관 또는 부감찰관, 대법원 판

사, 검찰 총장 겸직 금지

헌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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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선거위원회 위원과 부위원, 선거관리관, 선거등록관은 입후보 할 수 없음.
∙ 공무원과 경찰 또는 국가법에 따라 고용된 사람은 휴직 상태에서만 입후보 할 수 있음

(당선 시 사직해야 함). 

선거법
제47A,52,53조

노르웨이
∙ 각 행정부처의 공무원(장관, 정치고문 제외), 대법원 판사, 외교관 또는 영사직원은 

선거일 당일까지 위 직책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음.
선거법
제3‑1조

폴란드

∙ 대통령, 상·하원의원직 겸직 금지
∙ 국립은행장, 감사원장, 시민권리위원장, 아동권리위원장, 금융통화위원회, 전국 라디

오TV연합회위원, 외교대사, 판사, 검사, 공무원(장관은 제외), 군인, 경찰 또는 지방자
치단체 관리는 겸직 금지

헌법
제102,103조

포르투갈
∙ 대통령, 판·검사, 군인, 현직외교관, 선거위원회 위원
∙ 세무서의 장·책임자,  관할권이 있는 종교 성직자는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 선거구에 

입후보 할 수 없음. 

의회선거법 
제5,6조

슬로바키아
∙ 판사, 검사, 인권 변호사, 군인, 경찰, 유럽의회의원과 겸직할 수 없음.
∙ 의원이 정부 관료 직위에 임명될 경우 의원직은 유지하나 행사할 수는 없음.

헌법 
제77조

슬로베니아
∙ 군인 경찰 정당 가입 금지
∙ 선거공무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후보자 출마 시 법률에 따라 퇴직됨.

헌법 제42조
의회선거법

제25조

튀르키예

∙ 판사, 검사, 대법원 판사, 고등교육기관 교수, 고등교육위원회 위원, 기타 공무원, 업
무에 따라 공무원의 직위를 가지거나, 고용직으로 판단되지 않는 공공기관 종사자, 
군인 등은 사직하지 않는 한 출마할 수 없음.

∙ 최고선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주선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입후보를 위해 총선 
또는 중간선거 1개월 전 또는 재선거 공표 후 7일 이내로 사직해야 함.

헌법 
제76조

선거기본법
제17,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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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사퇴 시한 비고

한 국 규정없음. -

영 국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미 국 예비선거에서 추천된 후보자는 총선거에서 사퇴 불가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8801조

프랑스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선거법 시행규칙

제100조

독 일 후보자추천서 제출 후 추천서 승인기간 전까지 선거법 제23,24조

일 본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공직선거법 제86조

캐나다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선거법 제74조

호 주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연방선거법 제177조

헝가리 선거일 2일 전 오후 4시까지 선거절차법 제137조

리투아니아 선거일 35일 전까지 선거법 제44조

멕시코
선거일 30일 전까지
※ 선거일 6월 첫 번째 일요일

입후보등록기간: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선거법 제241조

뉴질랜드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선거법 제146조

※ OECD국가 중 다수대표제로 지역구의원을 뽑는 국가 대상(비례대표제 실시국가 제외)

<표 5-8> OECD국가의 후보자 사퇴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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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5-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향상을 위한 노력

1 영 국

 1990년대 의회 내 여성의원이 10%도 되지 않자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당들은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해 여성후보자 육성 등 많은 정책들을 도입하기 시작함.56) 

– 이 중 특정 선거구에 여성후보자만을 출마하는 방식인 여성명부제(All-woman shortlists: 

AWS)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함.

– 하지만 비민주적이고,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1992년 선거에서 노동당만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 명부 작성에 활용함.

– 노동당은 1997년 선거부터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정책을 통해 여성의원의 실

질적인 증가와 함께 여성 지원을 위한 정책들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AWS제도를 통해 노동당은 당선가능성이 유력한 지역구의 최소 50% 이상을 여성후보자를 공천

함.57)

- 보수당은 2005년 이후 여성 및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대폭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AWS

제도를 도입하며 확대하고 있음.58) 

56) iKNOWPOLITISC. Sarah Childs, Joni Lovenduski and Rosie Campbell. 2007.5.31. ‘Women at the top 
2005: changing numbers, changing politics.’ Hansard Society. 
https://www.iknowpolitics.org/en/2007/05/women-top-2005-changing-numbers-changing-politics 
(검색일 2022.6.29.) 
Wikipedia. ‘All-women shortlist.;
https://en.wikipedia.org/wiki/All-women_shortlist (검색일 2022.6.29.)

57) Labour. 2020. 「The Labour Rule book」 Appendix 4. NEC Procedures for the selection of local 
government candidates. B. Positive action procedure. p.100.
https://labour.org.uk/wp-content/uploads/2020/04/rulebook-2020.pdf (검색일 2022.6.29.)

58) House of Commons Library. 2016.3.9. ‘All-women shortlists.’ p.18,19.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sn05057/ (검색일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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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영국 하원의회 여성 비율59)

2 미 국

 미국의 헌법과 법령 및 정당 내부 규정에서도 여성할당제를 규정하고 있거나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상원·하원의원의 여성대표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60)

의회회기
(연도)

제113차
(2013~2015)

제114차
(2015~017)

제115차
(2017~2019)

제116차
(2019~2021)

제117차
(2021~2023)

여성의원 비율 19.1% 19.4% 19.3% 23.7% 27%

<표 5-9> 미국 연방하원의회 여성의원 비율

 미국은 민주정치에 대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여성 정치참여율이 낮고 아직 

여성대통령이 없으며, 성별 편향에 있어서 여성은 정치적으로 야심차게 독립적으로 보이지 

않아 취임 이후 남성 지도자에 의해 도태될 수 있으며, 종종 여성은 가족화합의 역할로 간주

59) UK Parliament. 2022.3.4. ‘Women in Politics and Public Life.’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sn01250/c (검색일 2022.6.29.)

60) Wikipedia. ‘Women in government – United States.’ 
https://en.m.wikipedia.org/wiki/Women_in_government#United_States (검색일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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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의 시기에 국가를 단결시키는 임무에 부적합하다는 등의 편견이 지

적되기도 함.61)

 최근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선거에 있어서 여성 차별은 없으며, 2017년도 연구에서 여성대통

령의 선출에 대한 반대의견은 기존 26%에서 13%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62)

 CAMP(Center for America Women and Politics), Elect Women Magazine League 

of Women Voters(LWV)등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및 역할을 통해기반이 조성되길 기

대하고 있음.63)

3 프랑스

 프랑스 주요정당은 성별평등 후보자공천 원칙 준수를 당헌으로 정하며, 국가는 국고보조금 

지원에 차등을 둠. 

– ｢정치생활의 재정투명화 법률 88-227｣ 제9-1조에 따라 하원의원 후보자의 성별 차이는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차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함.

※ 자세한 내용은 <참조 5-2> 프랑스의 ｢남녀동수법｣, p.316 참조 

– 사회당: 성별평등원칙 적용(당헌 1.4.1)64)

– 공화주의자당: 남녀후보동등 비율 적극 권장(당헌 제4조제2항)65)

– 전진하는 공화국당: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작성 시 남녀동등원칙 적용(당헌 26.2)66)

61) The Atlantic. Uri Friedman. 2016.11.12. ‘Why It’s So Hard for a Woman to Becom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6/11/clinton-woman-leader-world/506945/ 
(검색일 2022.6.29.)

62) Barry C. Burden, Yoshikuni Ono, Yamada, Masahiro. 2017. ‘Reassessing Public Support for a Female 
President.’ The Journal of Politics. 79(3) p.1073~1078. 
https://www.journals.uchicago.edu/doi/10.1086/691799 (검색일 2022.6.29.)

63) ElectWomen. ‘Your Home for Women’s Political News.’
https://electwomen.com/ (검색일 2022.6.29.)

64) PARTI SOCIALISTE. 「Statuts et règlement.」 ARTICLE 1.4.1. Parité femmes-hommes(Gender parity)
https://www.ps26.fr/charte-statuts-et-reglement/ (검색일 2022.6.27.)

65) les Républicains. 「STATUTS｣ Article 4. PRINCIPE DÉMOCRATIQUE. 
https://republicains.fr/wp-content/uploads/2021/02/2021-02-10-lR-statuts.pdf (검색일 2022.6.27.)

66) EM! 「Statuts」 VIII. DÉSIGNATION DES CANDIDATS AUX ÉLECTIONS.
https://storage.googleapis.com/en-marche-prod/documents/adherents/1-charte-et-manifeste/LaRE
M_regles_de_fonctionnement.pdf (검색일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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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 일

 연방선거법상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향상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고, 정당이 자발적으로 후보

자 추천 시 여성할당제 등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 

<그림 5-2> 독일 연방의회 여성의원 비율(1991년~2021년)67)

<표 5-10> 독일 여성할당제 관련 정당 규정 현황68)

여성할당비율 내용
여성당원비율

(2019년 기준)

녹색당
(Grüne)

50% 1979년 정당창당 시 모든 직의 최소한 절반은 여성이 담당하도록 결정 41%

사민당
(SPD)

40%
1988년 모든 직과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한 33% 할당규정, 1998년 
40%로 상향 조정

32.8%

기민당
(CDU)

30% 1994년 1/3할당 논의, 1996년 도입 26.5%

기독당
(CSU)

40% 2010년 40% 할당제 채택 21.3%

좌파당
(Die Linke)

50%
1992년 모든 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자명부에 최
소 50% 여성할당 도입

36.4%

자민당
(FDP)

– 2013년 40% 여성후보자 할당을 주장했으나 사라졌고, 2017년 총선
을 통해 연방의회에 재진입한 후 2018년 할당제 논의 시작하려고 함.

21.6%

독일대안당
(AfD)

– 여성할당제 없음. 17.8%

67) statista. ‘Share of women in the Bundestag in Germany during the legislative periods from 1990 to 
2021.’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68203/women-share-bundestag-legislative-periods-germany/ 
(검색일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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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본

 공직선거법상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향상을 위한 할당제 등 관련 내용은 없음.

 2018년 5월 23일 ｢정치 분야 남녀 공동 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정치 분야에

서 남녀 공동 참여 추진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함.69)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

면서 정치분야에 있어서 남녀 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책정하고 이를 실시하

도록 노력하며,

–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남녀 후보자의 수를 가능하

면 균등하게 할 것을 지향하도록 하는 권고 규정을 두고 있음(위반 시 제재규정은 없음).

※ 2019년 4월 시행되는 통일지방선거 및 7월 참의원 통상선거에 적용되며, 여성의원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일본 최초의 법률임.

6 스페인

 대상선거(선거법 제44조의2)

– 상원의원, 하원의원, 시의원, 카나리아 도이사회 및 도민회(島民會) 의원, 유럽의회의원, 각 

지방자치주의회의원

※  2007.3.15. ‘여성에게 보상을’이란 목표로「남녀간 실질 평등을 위한 조직법」을 제정해 헌법 제14조

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함. 제14조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남녀 균등 참여 제고를 하도록 함.70)

68) 신옥주. 2018. 실질적 성평등실현 관점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연구. 서울法學. 
26(2). p.35~88.
statista. ‘Anteil der Frauen an den Mitgliedern der politischen Parteien in Deutschland am 31. 
Dezember 2019(Percentage of women among the members of political parties in Germany on 
December 31, 2019)’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92247/umfrage/frauenanteil-in-den-politischen-part
eien/ (검색일 2022.6.29.)
DIW Economic Bulletin. 2017. ‘Women in Politics.’
https://www.diw.de/documents/publikationen/73/diw_01.c.564604.de/diw_econ_bull_2017-37.pdf 
(검색일 2022.6.29.)

69) Asahi. 2018.5.16. ‘候補者男女均等法が成立 女性議員増加 政党に努力促す(후보자 남녀균등법 성립이 여성의원 증가 정당의 
노력 촉진).’
https://www.asahi.com/articles/ASL5H7K1QL5HUOOB019.html (검색일 2022.6.29.)

70) The For Equality. 2019.4.9. ‘The Spanish Equality Law F/H: an example of gender mainstreaming.’
https://timeforequality.org/the-equality-blog/gender-equality-the-equality-blog/la-loi-espagnole-d
egalite-entre-les-femmes-et-les-hommes-un-exemple-de-gender-mainstreaming/ (검색일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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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최소 40%이상 공천하도록 의

무화 함. 

   ․  2008년 의회선거에서 모든 정당들이 할당 비율을 지킴. 

   ․  2011년 명부에 남녀후보자가 교대로 나올 수 있도록 개정함.

 내용

– 각 후보자명부는 남녀 구성성비를 균등하게 해야 함.

– 남녀후보자 수는 전체 후보자명부에서 각각 최소 40% 도달해야 함. 

– 결원 시 충원이 필요한 공석의 수가 5석 미만일 때 남녀 성비는 숫자적 균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함.

– 각 5석 마다 최소 40%의 성비를 유지해야 하며, 모든 후보자명부(대리후보자명부 포함)에 

요구되는 성비를 지켜야 함.

 위반 시 제재조항(선거법 제47조제2,4항)

– 남녀후보자 성비 위반 시 후보자명부 등록이 거부됨.

7 스웨덴

 선거법상 관련 규정은 없으나 시민단체 등에서 정당의 정강·정책에 의원정수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이 선출되도록 노력함.71)

– 그 결과 자유당은 1972년 정당 내부 이사회와 위원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최소 

40% 이상이어야 하는 정강·정책을 도입하였고. 이러한 권고는 1984년 총선의 대리의원

명부 할당으로 확장되었음(대리의원은 선출의원과 다른 성별로 대체되도록 명부를 구성).

– 1970년대 이후 사회민주당, 좌파당, 녹색당은 지방의원 정수의 50%가 선출되도록 후보

자명부에 남녀가 교대로 등재되어야 하며, 기독민주당은 남성과 여성이 대리의원 명부에 

교대로 등재되어야 한다는 비공식적인 정책을 채택하였음. 기독민주당은 나아가 1987년 

정당의 후보자명부에 남녀 모두 40% 이상을 추천할 것을 권고하는 정강을 도입하였음.

– 보수당과 중앙당은 각각 1993년과 1996년에 남녀후보동등비율을 결정했지만 후보자명

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후보자추천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함.

71) European Parliament. 1997.3. ‘DIFFERENTIAL IMPACT OF ELECTORAL SYSTEMS ON FEMALE 
POLITICAL REPRESENTATION.’ 
https://www.europarl.europa.eu/workingpapers/femm/w10/4_en.htm (검색일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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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스웨덴 여성할당제 관련 정당 규정 현황72)

정당명 후보자명부 할당 도입 및 규정

사회민주당
(Socialdemokraterna: S)

1993년 – 후보자 남녀교호순번제

좌파당
(Vänsterpartiet: V)

1987년 – 후보자명부의 할당을 최초 도입
1993년 – 최소 50%의 여성할당을 규정

녹색당
(Miljöpartiet de Gröna: MP)

1987년 – 후보자명부의 할당을 최초 도입
1997년 – 남녀 후보 각각의 성비를 50%로 규정 
(남녀 후보자의 수의 격차는 ±1까지 허용)

온건당
(Moderaterna: M)

2009년 유럽의회선거 후보자명부에 여성과 남성후보를 동수로 추천

8 스위스

 별도의 법적 규정은 없음.

– 1993년 여성정치인단체에 의해 제기된 전국적인 할당제를 헌법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국

민발안이 제안됨.73)

– 의회 50% 할당, 정부와 연방대법원 40% 할당을 내용으로 하였으나 국민투표에서 

부결됨.

– 1998년 의회의원들은 대체발안(Counter Project)으로 전국 선거에서 30% 할당을 제안

했고 1993년의 발안과 함께 2000년까지 이어지는 의회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나 통과되

지 못함. 

– 스위스는 연방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연방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 노인 및 청년, 

소수 민족 등에 대한 고려가 역사적으로 우선시 될 수 없었으며 여성할당제를 실시할 경

우 사회적으로 다른 집단에 대해 역차별이 될 수 있고, 모든 집단에 추가적인 할당을 하게 

될 경우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여성할당제를 반대하는 주요 논점

이었음.

72) IDEA. ‘GENDER QUOTAS DATABASE - SWEDEN.’ 
https://www.idea.int/data-tools/data/gender-quotas/country-view/261/35 (검색일 2022.6.30.)

73) Lea Sgier. 2004.4  ‘Gender quota debates as discourses on the public sphere.’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Gender-quota-debates-as-discourses-on-the-public-Sgier/
700336c2b335e5a80eb27523d0023911af4ba96f (검색일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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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r Schweiz: SPS/PSS)은 정당 후보자명

부에 여성을 위한 40%의 할당을 자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74)

 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성평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자는 의원발의안이 지속적으로 제출

되고 있음.75)

9 캐나다

 캐나다는 법으로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28조 남녀평등조항에 

따라 정당이 자발적으로 여성후보자를 적극 추천하려고 노력함.

※ 2016년 10월 여성후보자와 남성후보자의 추천 비율 차이가 10%를 넘으면 선거비용반환액을 감축하여 

지급하는 선거법 개정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음.76)

※ 신민주당은 2015년 총선에서 43.2%를 여성후보자로 추천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여성 후보자를 추천

했고, 자유당도 2008년에 가장 많은 여성후보자를 추천했음. 또한 맑스-레닌주의 정당은 의석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1979년과 1980년에 신민주당보다 더 많은 여성 후보자를 추천했음.77) 

 그러나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캐나다의 여러 정당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여성후보

자의 당선율이 높지 않아 대부분의 정당들은 의석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캐나다 정치

권에서는 그 원인을 소선거구제로 보고 있어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로 전향해야 한다는 여론

이 있음.78)

※ 1921년 총선에서 최초의 여성의원이 당선된 이후로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15년 총선에서는 88명

(26%)의 여성후보자가 당선되었음.

74) IDEA. ‘GENDER QUOTAS DATABASE - Switzerland’
https://www.idea.int/data-tools/data/gender-quotas/country-view/76/35 (검색일 2022.6.30.)

75) The Federal Assembly-The Swiss Parliament. 2017.9.29. ‘17.484 é Iv. pa. Comte. Pour une 
représentation équitable des genres dans les autorités fédérales(For equitable gender representation 
in federal authorities).’ 
https://www.parlament.ch/en/ratsbetrieb/suche-curia-vista/geschaeft?AffairId=20170484 (검색일 2022.6.30.)

76) openparliament.ca. ｢Bill C-237(Historical) Candidate Gener Equity Act｣
https://openparliament.ca/bills/42-1/C-237/ (검색일 2019.8.9.)

77) Wikipedia. ‘Women in Canadian politics.’ 
https://en.wikipedia.org/wiki/Women_in_Canadian_politics (검색일 2022.6.30.)

78) CBCnews. ‘50% population, 25% representation. Why the parliamentary gender gap?’ 
https://www.cbc.ca/news2/interactives/women-politics/ (검색일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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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캐나다 하원의회 여성후보자 및 여성의원79)

(2021년 선거기준)

정당 후보자 수 여성의원 수

자유당
(Liberal)

(338명 중)147명 (160명 중)57명

43% 35.6%

보수당
(Conservative)

(337명 중)111명 (119명 중)22명

33% 18.5%

퀘백당
(Bloc Québécois)

(78명 중)37명 (32명 중)12명

47% 37.5%

신민주당
(New Democrats)

(338명 중)175명 (25명 중)11명

52% 44%

녹색당
(Green)

(252명 중)112명 (2명 중)1명

44% 50%

계 -
(338명 중)103명

30.5%

                                                       

79) House of Commons of Canada. 2021.9.23. ‘Current Members of Parliament.’
https://www.ourcommons.ca/Members/en/search?caucusId=all&province=all&gender=F (검색일 
2022.6.30.)
Wikipedia. ‘Women in the 44th Canadian Parliament.’
https://en.wikipedia.org/wiki/Women_in_the_44th_Canadian_Parliament#cite_note-:3-1 (검색
일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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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 주

 호주는 선거법을 통한 여성할당제를 제도화하고 있지 않음.

 각 정당별로 당헌·당규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노동당의 경우 당헌에 차별금지 조항(제19조 affirmative action)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 지구당의 후보자 선출 결과 여성비율이 적을 경우 당대의원회(National Executive)에서

는 주 지구당의 결정과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음.80)

– 2022년 이전까지는 40%, 이후부터는 45%, 2025년부터는 50%를 맞춰야 함.

<그림 5-3> 호주 연방의회 여성의원 비율81)

80) Labor. 「ALP National Constitution」 PART C – RULES. 19. Affirmitive Action.
https://www.alp.org.au/about/national-platform (검색일 2022.6.30.)

81) PARLIAMENT of AUSTRALIA. 2022.4.20. ‘Trends in the gender composition of the Australian 
parliament.’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Flag
Post/2022/April/Trends-gender-parliament (검색일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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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각국의 여성 의회의원 비율

(2022년 10월 기준)

순위 국가명
하원의회(단원) 상원의회

선거일 의석 여성의원 % 선거일 의석 여성의원 %

1 르완다 2018. 9. 9. 80 49 61.3% 2019. 9. 9. 26 9 34.6%

2 쿠 바 2018. 3. 3. 586 313 53.4% - - - -

3 니카라과 2021. 11. 7. 91 46 50.6% - - - -

4 멕시코 2021. 6. 6. 500 250 50.0% 2018. 7. 1. 128 63 49.2%

〃 아랍에미리트 2019. 10. 5. 40 20 50.0% - - - -

6 뉴질랜드 2020. 10. 17. 120 59 49.2% - - - -

7 아이슬란드 2021. 9. 9. 63 30 47.6% - - - -

8 코스타리카 2022. 2. 6. 57 27 47.4

9 안도라 2019. 4. 4. 28 13 46.4% - - - -

10 볼리비아 2020. 10. 18. 130 60 46.2% 2020. 10. 18. 36 20 55.6%

〃 남아프리카공화국 2019. 5. 5. 396 183 46.2% 2019. 5. 5. 54 20 37.0%

12 스웨덴 2018. 9. 9. 349 161 46.1% - - - -

13 핀란드 2019. 4. 4. 200 91 45.5% - - - -

14 노르웨이 2021. 9. 9. 169 76 45.0% - - - -

15 아르헨티나 2021. 11. 14. 257 115 44.8% 2021. 11. 14. 72 31 43.1%

16 나미비아 2019. 11. 27. 104 46 44.2% 2020. 12. 15 42 6 14.3%

〃 세네갈 2022. 7. 31. 165 73 44.2% - - - -

18 스페인 2019. 11. 10. 349 150 43.0% 2019. 11. 10. 265 104 39.3%

19 벨기에 2019. 5. 5. 150 64 42.7% 2019. 7. 4. 60 29 48.3%

20 스위스 2019. 10. 20. 200 85 42.5% 2019. 10. 20. 46 13 28.3%

21 모잠비크 2019. 10. 15. 250 106 42.4% - - - -

22 북마케도니아 2020. 7. 15. 120 50 41.7% - - - -

23 에티오피아 2021. 6. 6. 470 195 41.5% 2021. 10. 4. 144 44 30.6%

24 오스트리아 2019. 9. 9. 183 75 41.0% - 61 25 41.0%

25 네덜란드 2021. 3. 3. 150 61 40.7% 2019. 5. 5. 75 24 32%

26 몰도바 2021. 7. 7. 101 41 40.6% - - - -

27 벨라루스 2019. 11. 17. 110 44 40.0% 2019. 11. 7. 60 15 25%

〃 페 루 2021. 4. 4. 130 52 4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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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명
하원의회(단원) 상원의회

선거일 의석 여성의원 % 선거일 의석 여성의원 %

〃 슬로베니아 2022. 4. 24. 90 36 40.0% 2017. 11. 22. 40 4 10%

〃 동티모르 2018. 5. 5. 65 26 40.0%

31 덴마크 2019. 6. 6. 179 71 39.7% - - - -

32 카보베르데 2021. 4. 4. 72 28 38.9% - - - -

33 에콰도르 2021. 2. 2. 137 53 38.7% - - - -

34 세르비아 2022. 4. 3. 249 96 38.6%

35 호 주 2022. 5. 21. 151 58 38.4% 2022. 5. 21. 76 43 56.6%

36 부룬디 2020. 5. 20. 123 47 38.2% 2020. 7. 20. 39 16 41%

37 프랑스 2022. 6. 12. 577 215 37.3% 2020. 9. 27. 348 122 35.1%

38 포르투갈 2022. 1. 1. 228 84 36.8% - - - -

39 탄자니아 2020. 10. 28. 388 143 36.9% - - - -

40 알바니아 2021. 4. 4. 140 50 35.7% -

41 가이아나 2020. 3. 3. 70 25 35.7% - - - -

42 아르메니아 2021. 6. 6. 107 38 35.5% - - - -

43 칠 레 2021. 11. 21. 155 55 35.5% 2021. 11. 21. 50 12 24%

44 독 일 2021. 9. 9. 736 257 34.9% - 71 24 33.8%

45 영 국 2019. 12. 12. 649 224 34.5% - 776 222 28.6%

46 도미니카 2019. 12. 6. 32 11 34.4% - - - -

47 카메룬 2020. 2. 2. 180 61 33.9% 2018. 3. 3. 100 26 26%

48 우간다 2021. 1. 1. 556 188 33.8% - - - -

49 앙골라 2022. 8. 24. 220 74 33.6% - - - -

〃 네 팔 2017. 11. 26. 271 91 33.6% 2022. 1. 26. 59 22 37.3%

51 룩셈부르크 2018. 10. 14. 60 20 33.3% - - - -

⋮ ⋮
124 한 국* 2020. 4. 15 300 57 18.6% – – – –

* 2020.4.15. 선거 결과 300명 중 57명이 여성의원이었으나 2022.10. 기준 55명으로 18.6%임.

출처: IPU Parline. ‘Monthly ranking of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https://data.ipu.org/women-ranking?month=3&year=2022 (검색일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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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원의원 선거 하원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

지정의석
할당제

(Reserved
Seats)

부룬디, 이집트, 

에스와티니, 아

이티, 케냐, 네

팔, 파키스탄, 르

완다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룬디, 중국,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가이아나, 아이티, 이라크, 요르단, 케냐, 

코소보, 모리타니,  모로코, 네팔, 니제르, 

파키스탄, 르완다,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아랍에

미리트, 짐바브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 부

룬디, 이집트, 에리트레아, 기니, 인도, 

이라크, 요르단, 케냐, 코소보, 레소토, 

리비아, 모리타니, 모로코, 니제르, 파

키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시에라리

온, 남수단, 수단, 스리랑카, 탄자니아, 

동티모르, 우간다, 바누아투

후보자추천 
관련 법정할당제

(Legislated
Candidate
Quotas)

아르헨티나, 벨

기에,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프랑스, 이탈리

아, 멕시코, 파라

과이, 콩고공화

국, 스페인, 우루

과이, 우즈베키

스탄, 짐바브웨 

한국,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

나, 아르메니아, 벨기에, 볼리비아, 보스니

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카

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콜롬

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공

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프랑스, 조지아, 그리스, 기니, 온두라스, 인

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말리, 모리타니, 멕시코, 몰도바, 몽

골, 몬테네그로, 니카라과, 북마케도니아,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

드, 포르투갈, 콩고공화국, 산마리노, 상투

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남수단, 스페인, 동티모르, 토

고, 튀니지,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

수엘라 

한국, 알바니아,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벨기에, 볼리비아, 보스니

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부르키나파

소,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

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프랑

스, 조지아, 그리스, 온두라스, 인도네

시아,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스탄,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나미비아, 네팔, 니카라과, 

북마케도니아,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콩고공화국, 르완다, 사우디

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슬로베니

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태국, 

튀니지,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우즈베

키스탄, 짐바브웨

정당자율
할당제

(Voluntary 
Party Quotas)

알제리,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베냉, 볼리비아, 보츠와나, 브라질, 카메룬, 캐나다, 칠레, 코스

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프랑스, 독일, 그리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케냐,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라위, 말레이시

아, 말리, 모리셔스, 몰타, 멕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제르,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라과이, 필리핀,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

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탄자니아, 태국, 튀르키예, 우간다, 영국, 우루과이, 짐바브웨

기타 일본
정당의 후보자 추천 시 남녀 성비가 가능한 균등해지도록 지향해야 함. 단 의무사항은 
아님(정치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 제2조).

※ 지정의석 할당제: 헌법이나 선거법에 여성만이 차지할 수 있는 의석 수를 규정
후보자추천 관련 법정할당제: 선거법에 각 정당의 후보자 추천 시 성비나 추천 순서를 규정
정당자율할당제: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성비나 순서를 결정

출처: IDEA. Gender Quotas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gender-quotas/country-overview (검색일 2022.4.1.)

<표 5-14> 각국의 여성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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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해당선거 규정 내용 근거규정

아프가니스탄

하원

∙ 249석 중 68석을 여성에게 할당
– 각 주에서 인구를 기반으로 절차와 공식을 준비해야 함. 
– 선거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다 득표한 여성후보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헌법 제83조
선거법2016 
제254조, 

제51조제1,2항

지방 ∙ 지방의회 의석 중 25%를 여성에게 할당

선거법2016 
제58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 

방글라데시

의회
∙ 350석 중 50석을 여성에게 할당
∙ 300석을 의회 선거에서 선출한 후, 각 정당의 의석 획득수에 비례하

여 여성지정의석을 배분

헌법
제65조제3A항

지방
∙ 기초지방의회에서는 12명의 의석 중 3석을 여성에게 할당

– 3개의 기초 단위 선거구 마다 하나의 여성전용선거구(직선)를 구성
하여 여성 의원을 선출

헌법 제9조

부룬디

상원

∙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 선거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거위원회가 후보자명부

에서 최소 5% 이상 득표한 여성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헌법 제185조
선거법2014 제142조

하원

∙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 후보자명부에서 최소 5% 이상 득표한 여성후보자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 후보자 추천관련 규정도 있음(후보자명부 4명 중 1명은 여성).

헌법 제169조
선거법2014 

제108조제1항 

지방

∙ 공동평의회 15명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 선거 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거위원회가 최다 득표한 

여성후보자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성비가 낮은 성별의 후보자가 우선

선거법 
제182조제2항, 
제177조제2항, 
제181조제2항, 

제191조

중국 의회 ∙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선거에서 22%의 의석을 여성에게 할당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결정 
제8조

이집트

상원 ∙ 300석 중 10%를 여성에게 할당 141상원법 제1조 

하원 ∙ 568석 중 25%를 여성에게 할당
헌법 제102조제1항
하원의회법 제1조

지방 ∙ 의석 중 1/4을 여성에게 할당 헌법 제180조

에리트레아
의회 ∙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선거법 제12조제4항

지방 ∙ 의석 중 1/3을 여성에게 할당 선거법 제17조제2항

<표 5-15> 지정의석할당제 국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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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티니

상원
∙ 30석 중 13석을 여성에게 할당

– 간선제로 선출되는 10석 중 5석은 여성에게 할당, 국왕이 임명하는 
20석 중 최소 8석은 여성을 임명해야 함.

헌법 제94조 

하원

∙ 최대 76석 중 30% 여성할당
– 국왕이 임명하는 최대 10석 중 50%는 여성을 임명해야함.
– 선출되는 의석이 여성할당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회에서 선거인

단 선거로 4석의 여성지정의석을 추가로 할당 

헌법 제86,95조

아이티 상원·하원
∙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 별도 시행 규정 없음.
헌법 제17조제1항, 

제30조제1항

인 도 지방
∙ 소도시, 마을의회 의석 중 33%를 여성에게 할당

– 별도의 선거구를 순환방식으로 지정해 선출

헌법 
제243조D제2,3항

제243t조

이라크

의회

∙ 의석 중 25%를 여성에게 할당
– 선거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다 득표한 여성후보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헌법 제49조제4항
선거법26(2009) 

제3조제3항

지방
– 네 명의 당선인 중 마지막 당선인은 최다 득표한 여성후보자로 선출

(Best loser system)
선거법 제13조제2항

요르단

하원

∙ 130석 중 15석을 여성에게 할당
– 선거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낙선한 여성후보자들 중 

해당 지역구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은 자를 선출(Best loser 
system) 

선거법 제51조

지방 ∙ 지방의회 970석 중 297석을 여성에게 할당

케 냐

상원

∙ 68석 중 18석을 여성에게 할당
– 47명은 지역구를 통해 선출, 정당이 획득한 의석비율에 따라 16석

의 여성지정의석을 배분
– 청년대표 2석 중 1석은 여성
– 장애인대표 2석 중 1석은 여성

헌법 제98조

하원

∙ 290석 중 47석을 여성에게 할당
– 47개의 카운티마다 여성전용단일선거구를 구성해 선출
※ 정당의 선출직 공직자 중 2/3 이상이 같은 성별인 경우 국고보조

금을 받을 수 없음.

헌법
제27조제8항, 제81조

정당법
제25조제2항

지방

∙ 지역구 마다 2/3 이상이 같은 성별으로 구성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여성전용특별의석을 추가 지정
– 정당이 획득한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특별의석을 배분

헌법 제175조(C), 
제177조(1:b), 
197조제1항

레소토 지방
∙ 시, 도, 지방의회 의석의 30%를 여성에게 할당

– 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배분
지방선거법(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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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지방
∙ 지방의회 의석 중 일부를 여성에게 할당해야한다고 규정

– 별도 시행 규정 없음.

선거법 
제1조제20항,
제46조제2항

모리타니 하원

∙ 157석 중 20석을 여성에게 할당
– 여성후보 별도명부를 통해 전국 단일선거구로 선출(106석은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되고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40석 중 20석을 여
성에게 할당)

선거법 제3조

모로코

하원

∙ 395석 중 60석을 여성에게 할당
– 60석은 여성지정의석으로 전국단일선거구에서 비례대표제로선출
※ 305석은 중대 선거구에서 선출, 30석은 40세 미만 청년지정의석

으로 선출

선거법20-16 
제23조제2항

지방
∙ 광역지방의회 의석 중 1/3을 여성에게 할당
∙ 기초지방의회에서는 여성전용선거구를 지정해야 함.

지방의회의원선거에 
관한 법59-11 
제76,77,143조

네 팔 하원
∙ 의석 중 1/3을 여성에게 할당

※ 의장과 부의장 중 한 명은 여성으로 선출되어야 함.
헌법 제84조제8항, 

제91조제2항

파키스탄

상원 ∙ 간선제로 선출하는 104석 중 17석을 여성에게 할당 헌법 제59조

하원

∙ 342석 중 60석을 여성에게 할당
–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정당이 선거 전 제출한 여

성 후보자명부에서 간접비례대표방식으로 선출) 
헌법 제51조

지방
∙ 지정의석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성지정의석 배분 
헌법 제32조,

제106조제1,3항

르완다

상원 ∙ 간선제와 임명을 통해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헌법

제9조제4항,제82조

하원

∙ 80석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함.
– 24석은 간선으로 여성만 선출[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도(provice)

와 키갈리시티(City of Kigali)]에서 각 2명씩 선출
–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53석에 여성후보자 추천 관련 법정할당제

(30%)적용
– 일반적으로 50%가 넘는 여성의원 비율을 보임(2022년 여성의원 

비율 1위).
- 여성의원 비율을 보임(2022년 여성의원 비율 1위).
※ 80석 중 2석은 간선으로 청년의원 선출, 1석은 여성

헌법 
제10조제4항,제75조

선거법 
제5,102,109조

지방

∙ 모든 기초의회에서 1명의 여성의원과 1명의 남성의원을 직접 선거로 
선출 

∙ 광역의회 의석의 30%를 간선을 통해 여성에게 할당

선거법27/2010 
제155,156조 

사모아 의회

∙ 의석 중 10%를 여성에게 할당
– 선거 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다 득표한 여성 후보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헌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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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아라비아

의회 ∙ 150의석 중 20%를 국왕이 여성으로 임명 의회법 국왕령 A/91

시에라리온 지방
∙ 구 개발 위원회 10석 중 5석을 여성에게 할당

– 별도 시행 규정 없음.
지방자치법 제95조 

소말리아 의회
∙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 별도 시행 규정 없음. 
Garowe원칙

수 단 하원
∙ 의석 중 25%를 여성에게 할당

– 득표율에 비례하여 4%이상 득표한 정당에게 할당
선거법 

제29조,제33조제7항

탄자니아

하원

∙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 393석 중 264석은 지역구 선거로 선출, 113석 여성지정의석, 대

통령 임명 중  5석은 여성, 잔지바르대표 5석 중 2석은 여성
– 지역구선거 득표율에 비례하여 5%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 할당 

헌법 제66조1:b, 
제78조제1항

선거법 제86A조제2항

지방
∙ 의석 중 1/3을 여성에게 할당

–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여성지정의석을 배분 

동티모르 지방
∙ 지방의회의 3석을 여성에게 할당

– 별도 시행 규정은 없음.

지방선거법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우간다

의회

∙ 529석 중 153석을 여성에게 할당
– 선거구 선출 499석 중 146석을 여성전용선거구에서 선출
– 간선제 30석 중 7석을 여성에게 할당

․ 청년대표 5석 중 1석 
․ 장애인대표 5석 중 1석
․ 노동자대표 5석 중 1석
․ 노인대표 5석 중 1석
․ 우간다 인민방위군 대표 10석 중 2석 

헌법 제78조제1항
선거법 제8조

지방
∙ 지방의회 의석의 1/3을 여성에게 할당

– 여성후보자별도명부를 통해 선출
헌법 제180조2:b

선거법 제108조제3항

바누아투 지방 ∙ 지방의회 의석 중 1석을 여성에게 할당 도시법 개정(2013)

아랍에미리트 의회
∙ 의석 중 50%를 여성에게 할당

– 2019년 40석 중 20석을 여성에게 할당(7석은 선출, 13명은 대통
령이 임명함)

2019 대통령시행령 
제1호

짐바브웨 하원
∙ 210석을 지역구 선거로 선출한 뒤 60석을 여성에게 할당 

– 전국 10개 지역에서 6명씩 선출 
– 정당의 지역구 득표수에 비례하여 여성지정의석을 배분

헌법 제124조

출처: IDEA. Gender Quotas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gender-quotas/database (검색일 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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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회의원

선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시 50% 이상을 추천

하되, 후보자명부 순위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해야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선거 후보자 추천 시 전국지역구총수

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함

여성후보자 추천비율과 순위 위

반 시 후보자 등록은 무효로 함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2

호, 제2항)

지방선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시 50% 이상을 

추천하되, 후보자명부 순위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해야 

함.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선거 후보자 추천 시 전국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함(지

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 마다 1명 이상을 여

성으로 추천해야 함).

프랑스

상원선거
후보자 남녀성비 50%, 남녀교호순번제
(선거법 제299조제1항, 제300조제1항), 
※ 헌법 제1,4조 

행정법원에 제소
(선거법 제303조)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선거법 제301조)

하원선거

소속 정당 추천 후보자 전체에서 후보자의 남녀성비 차이가 
2%를 초과할 수 없음.
(정치생활의 재정투명화 법률 88-227 제9‑1조) 
※ 헌법 제1,4조 

성비 차이의 4분의 3에 해당하
는 비율로 국고보조금 삭감
(정치생활의 재정투명화 법률 
88-227 제9‑1조)

지방선거

중역·기초의회선거 - 남녀로 구성된 한 조(pairs)의 후보에
게 투표
(선거법 제191조)

–

인구 1,000명 이상 코뮌 비례선거, 광역의원 및 코르시카 
하원의원 선거 - 남녀교호순번제
(선거법 제264,346조)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선거법 제265,350조)

일 본
의회선거
지방선거

남녀 후보자의 수가 가능한 균등해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정치 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 제2조)

제재 규정 없음

스페인

상원선거
후보자 남녀성비 50%. 
명부 순서  5명마다 할당이 유지되어야 함.
(선거법 제44조2의제2,4항)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선거법 제47조제2,4항)

하원선거
지방선거

후보자 남녀성비 최소 40% 이상이어야 함.
명부 순서  5명마다 할당이 유지되어야 함.
(선거법 제44조2의제1,2항)

<표 5-16> OECD국가의 후보자 추천 관련 여성할당제와 제재 현황

▪선거법에 규정이 있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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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상원선거
하원선거

후보자 남녀성비 50%
명부 상위 두 명은 동일한 성별이면 안 됨.
(선거법 제117‑2조)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선거법 제119‑5조) 

지방선거
후보자 남녀성비 50% 
(지방선거법 제23조제9항)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지방선거법 제26조제2항)

칠 레
상원선거
하원선거

남녀성비는 후보자의 60% 이상을 차지할 수 없음. 
(선거법 제4조).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선거법 제4조) 

그리스
의회선거
지방선거

후보자 남녀성비가 최소 40% 이상이어야 함.
(의회선거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18조제4항) 
※ 헌법 제116조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의회선거법 제35조, 지방자치
법 제19조제6항)

아일랜드 하원선거

후보자 남녀성비가 최소 40% 이상이어야 함.
(선거법 1997 제17조제4B항)
※ 2012에 개정시 30% 이상이었지만 7년 이내에 40%까

지 할당

정당 국고보조금 50% 삭감
(선거법 1997 제17조제4B항)

이탈리아

상원선거
남녀교호순번제
(상원선거법 제9조)
※ 헌법 제51조

–
여성정치참여를 위해 기부금의 
10%를 지출해야 한다는 규정 
위반 시 벌금부과
(국고보조금 폐지 및 기부금 규
정 제9조제3항)

하원선거

남녀성비는 후보자의 60% 이상을 차지할 수 없음.
남녀교호순번제
(하원선거법 제18‑2조) 
※ 헌법 제51조

지방선거

인구가 3000명을 넘는 지방의회의원의 남녀성비는 최소 
40% 이상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 제1조제137항)
※ 헌법 제117조

지역별 규정
Calabria, Friuli, Marche, 
Trento, Tuscany 지역은 후
보자명부 등록거부
Lazio, Umbria, Puglia 지역
은 재정적 제재

멕시코

상원선거
하원선거

선출직과 임명직 의원의 남녀성비는 50%가 되어야 함.
후보자 남녀 성비가 최소 45% 이상이어야 함.
명부 순서 5명마다 할당이 유지되어야 함.
(선거법 제3,232,233조) ※ 헌법 제41조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선거법 제235조)

지방선거 각 주별로 규정 각 주별로 규정

폴란드

하원선거
후보자 남녀성비가 최소 35% 이상이어야 함.
(선거법 제211조제3항)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선거법 제215조제5항)

지방선거
후보자 남녀성비가 최소 35% 이상이어야 함.
명부 순서 3명마다 1명은 다른 성별로 구성되어야 함.
(선거법 제425조제3항, 제457조제2항)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선거법 제431조)

포르투갈
의회선거
지방선거

후보자 남녀성비가 최소 40% 이상이어야 함.
명부 순서 2명마다 1명은 다른 성별로 구성되어야 함.
(평등에 관한 법 제1조, 제2조제1,2항)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평등에 관한 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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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관련 각국의 헌법 규정 내용

프랑스

헌법 
제1조제2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선거직과 선출직 및 직업적. 사회적 직책
에 동등한 진출을 보장한다.

헌법 
제4조제2항

정당 및 정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조제2항에서 정한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리스
헌법 

제116조제2항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채택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이 
아니다. 국가는 특히 여성에게 불리한 실제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탈리아

헌법 
제51조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법률의 규정된 조건에 따라 동등하게 공직과 선출직에 
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남녀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구체적 조치를 채택한다. 

헌법 
제117조 

주법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에서의 완전한 남녀평등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남성과 여성의 선출직에 대한 기회 균등을 촉진한다.

멕시코
헌법 

제41조 

정당의 목적 은 국민의 민주주의 참여를 촉진하고, 대의제 통합에 기여하고, 시민이 프로
그램과 원칙 및 사상에 따라 보통·자유·비  및 직접 선거를 통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며, 연방 및 지방의원선거 후보자들의 성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출처: IDEA. Gender Quotas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gender-quotas/country-overview (검색일 2022.6.30.)
New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Electoral quota for women’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is_electoral_quota_women&structur
e=any__lower_chamber#map (검색일 2022.6.30.)

국가명 해당선거 규정 내용 불이행시 법적제재

슬로베니아

하원선거
후보자 남녀성비가 최소 35% 이상이어야 함.
(의회선거법 제43조제6항)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의회선거법 제56조)

지방선거
후보자 남녀성비가 최소 40% 이상이어야 함.
명부 순서 3명마다 1명은 다른 성별로 구성되어야 함.
(지방선거법 제70a조)

후보자명부 등록거부
(지방선거법 제74조)

▪ 선거법에 규정이 없는 국가

정당자율 할당제 실시 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여성할당제 관련 
적극적 조치가 없는 국가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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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999년 헌법 개정에서 제3조에 제5항을 추가했는데, ‘법률은 선거에서 후보자와 선출직 공무원에서 남녀평등을 위하도록 
한다.’하고, 제4조에서도 제2항을 추가하여 ‘정당과 정치단체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5항에 규정된 원칙의 
이행에 기여한다.’라고 했음. 그 후 2008년 헌법 개정에서 제3조제5항은 폐지되고, 제1조제2항을 ‘법률은 선거 후보와 
선거직 공직에서와 직업적·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남녀를 동등하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전학선. 2008. 프랑스 정치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남녀동수법과 헌법개정. 헌법학연구. 14(4). p.199~232.

83) 일명 빠리테법(loi n°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favoriser l’éal accè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ectoraux et fonctions éectives)이라고 함. 2000년 남녀동수법은 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내용으
로 이루어져있고, 2007년 새로운 남녀동수법이 제정되어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알려짐. 

84) Légifrance.fr.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la transparence financièe de la vie politique」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69061 (검색일 2022.5.9.)

참조 5-2 프랑스의 ｢남녀동수법｣
∙ 연혁

1999년 헌법개정82)을 통해 2000년 ｢의원선거와 선출직에 남녀의 평등한 진출을 위한 법｣일명 남녀동수법
(parité법)제정83)

∙ 대상선거: 명부식 비례대표제선거
– 인구 1,000명 이상 코뮌의 시의회의원선거(선거법 제264조)
– 광역(레종)의회의원선거(선거법 제346조)
– 코르시카의회의원선거(선거법 제370조)
–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상원의회의원선거(선거법 제300조)
– 유럽의회의원선거(유럽의회의원선거법 제9조)

∙ 규제내용
– 남녀를 각각 50% 공천하는 동수할당제와 강제이행의무를 규정
– 처음부터 끝까지 남녀후보를 번갈아 명기
 ※ 남녀할당을 지키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명부는 선거위원회 접수 거부

∙ 남녀동수법 시행 이후 여성의원 현황

구분
동수법 시행 직전 선거 동수법 시행 직후 선거 비율 변화

(B-A)연도 총의석수 여성의원수 비율(A) 연도 총의석수 여성의원수 비율(B)
상원의원 2001 321 35 10.9 2004 331 56 16.9 +6.0
하원의원 1997 577 63 10.9 2002 577 71 12.3 +1.4
광역의원 1998 1,880 517 27.5 2004 1,880 895 47.6 +20.1
기초의원 1995 497,208 107,976 21.7 2001 474,020 156,393 33.0 +11.3

∙ 남녀동수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
– 1,000명 미만의 코뮌의 시의회의원선거
–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상원의회의원선거
– 도(데빠르망)의회의원선거
– 시장·부시장·의장의 선거

※ 이유: 남녀할당 적용이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제외됨
– 하원의회의원선거(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선출)

➠ 남녀동수법이 아니라 ｢정치생활의 재정투명화 법률 88-227｣84) 제9-1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삭감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남녀후보의 비율이 소속 정당 추천 후보자 전체를 고려하여 2%를 초과할 경우 득표율에 따라 지급되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에서 전체 후보자 수 대비 남녀후보차이의 1/2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조금을 삭감

※ 명단 작성 시 남녀동수의 규정을 지키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 
삭감 방식을 채택해 여성에 대한 특혜가 아닌 평등을 향한 당연한 절차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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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statista. ‘Part des femmes députées siégeant à l'Assemblée nationale en France de 1958 à 2020(Share 
of women deputies sitt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n France) Publié par Statista Research 
Department, 27 avr. 2022 from 1958 to 2020.’
https://fr.statista.com/statistiques/479800/evolution-part-femmes-deputees-assemblee-nationale-fr
ance/ (검색일 2022.5.9.)

86) Légifrance.fr. 「Decree No. 2021-203 of 23 February 2021 adopted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s 8, 
9 and 9-1 of Law No. 88-227 of 11 March 1988, as amended, on the financial transparency of 
political life」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3178938 (검색일 2022.5.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21. ’국가의 정당활동 지원 및 제한의 한계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정치법학연
구소. p.53.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선거는 유명인사나 재선출마의원이 당선되는 확률이 높은 선거이기 때문에 
큰 정당들은 승리를 위하여, 많은 여성을 공천하기보다 국고보조금 삭감을 선택
– 제1당인 UMP(대통령다수연합) 20.6%, UDF(프랑스민주연합) 18.9%, 좌파의 사회당 36.3%, 

군소정당인 공산당 44%, 녹색당은 50%를 공천
– 국고보조금 삭감액은 UMP는 정당재정의 15.8%, 사회당 9.1%, UDF 22%, 공산당 4.2%

<2002년 후보자 추천관련 국고보조금 삭감 정책 첫해 시행 후 결과>

<프랑스 하원의회 여성의원 비율 추이>85)

 ※  2017년 의회의원선거에서 전진하는 공화국, 국민전선, 사회당은 남녀후보자공천 비율을 잘 지켜 보조금 
삭감을 받지 않았으나, 2021년 국고보조금 지급의 경우 여성후보자를 39% 공천한 공화당은 약 178만 
유로, 좌파정당인 불복종하는 프랑스(France Insoumise) 약 25만 유로, 우파정당인 DEBOUT LA 
FRANCE 약 1만 3천 유로를 삭감 당함.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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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5-3 아르헨티나의 ｢여성할당제법｣
∙ 연 혁

– 1992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선거법 제60조를 수정한 ｢법령 24,012｣87)를 공포해 여성할당제법을 제정

– 1993년 여성할당제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단순히 명단에 30%가 아니라 당선 가능한 순위에 여성후보자

를 배치시킬 것을 엄격하게 규정한 ｢법령 379｣88)를 공포

∙ 대상선거

 상원의원선거와 하원의원선거(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 2001년 ｢법령 1,246｣으로 상원의원선거를 추가

 ※ 지방선거는 1992년 이후 다수의 지방정부들이 각 지방에서 여성할당제법을 제정해 실시(아르헨티나는 연방

국가임)

∙ 규제내용

 – 명단순위에서 남성후보자 2명 다음에 반드시 여성후보자 1명을 배치시킬 것을 명시해 여성후보자가 정당 

명부 순위에서 최소 3번째에 배치될 수 있게 됨.

 – 할당제를 위반한 어떠한 정당명부도 인정되지 않아 할당제를 지키지 않은 정당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함.

∙ 여성할당제법 시행 이후 여성의원 현황

구분

할당제법 시행 직전 선거 할당제법 시행 직후 선거
비율 변화

(B-A)연도 총의석수
여성

의원수
비율
(A)

연도 총의석수
여성

의원수
비율
(B)

상원의원 1998 72 1 1.4 2001 72 25 34.7 +33.3

하원의원 1991 257 16 6.2 1993 257 32 12.5 +6.3

87) Argentina.gob.ar. 「National Electoral code, 1991」
https://www.argentina.gob.ar/normativa/nacional/ley-24012-411 (검색일 2022.5.9.)

88) Argentina.gob.ar. 「Regulatory Decree, 1993」
https://www.argentina.gob.ar/normativa/nacional/decreto-379-1993-12218/normas-modifican (검
색일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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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각국의 청년 의회의원 비율

(2022년 11월 기준, 30세 미만 국가 순으로 정리)

순위 국가명 최근선거 총의석
청년의원 평균연령

(세)30세 미만(%) 40세 미만(%) 45세 미만(%)

- 한국* 2020.4.15 300 0.00 3.7 7.41 54.9

1 노르웨이 2021.9.13. 169 13.61 34.32 44.97 46.1

2 아르메니아 2021.6.20. 107 13.08 52.34 70.09 40.02

3 세르비아 2022.4.3. 250 12.8 40.4 56.4 45.07

4 부탄 2018.4.20. 25 12.5 54.17 70.83 40.39

5 산마리노 2019.12.8. 60 11.67 26.67 48.33 46.9

6 수리남 2020.5.25. 51 9.8 37.25 50.98 46.02

7 덴마크 2022.11.1. 179 9.5 30.73 49.72 46.7

8 지부티 2018.2.23. 65 9.23 29.23 38.46 49.17

9 독 일 2021.9.26. 598 8.83 28.94 41.98 47.3

10 아이슬란드 2021.9.25. 63 7.94 20.63 41.27 48.73

11 몰도바 2021.7.11. 101 7.92 37.62 47.52 46.71

12 오스트리아 2019.9.29. 183 7.65 27.87 43.72 47.29

13 우크라이나 2019.7.21. 450 7.09 46.34 63.36 -

14 코스타리카 2022.2.6. 57 7.02 28.07 43.86 48.43

15 튀니지 2019.10.6. 217 6.91 26.73 39.63 48.08

16 과테말라 2019.6.16. 160 6.88 29.38 41.88 47

17 이탈리아 2018.3.4. 630 6.83 42.7 59.52 44.25

18 스웨덴 2022.9.11. 349 6.59 28.94 43.84 46.7

19 볼리비아 2020.10.18. 130 6.15 42.31 60 44.3

20 칠레 2021.11.21 155 5.81 31.61 45.16 47.3

21 포르투갈 2022.1.30. 230 5.65 24.35 37.39 49.04

22 앤티가바부다 2018.3.21. 18 5.56 11.11 27.78 -

23 슬로베니아 2022.4.24. 90 5.56 22.22 35.56 48.44

24 감비아 2022.4.9. 58 5.45 43.64 63.64 43.05

25 슬로바키아 2020.2.29. 150 5.41 29.05 52.03 47.51

26 네덜란드 2021.3.17. 150 5.33 39.33 62 43.71

27 멕시코 2021.6.6. 500 5.2 28.6 44.8 48.05

28 에콰도르 2021.2.7. 137 5.11 33.58 54.01 46.16

29 북마케도니아 2020.7.15. 123 5 33.33 53.33 49.71

30 몬테네그로 2020.8.30. 81 4.94 37.04 53.09 46.44

31 탄자니아 2020.10.28. 393 4.89 27.59 45.11 -

32 브라질 2018.10.7. 513 4.87 26.9 40.16 51.58

33 우즈베키스탄 2019.12.22. 150 4.86 29.17 47.92 45.67

34 남아프리카공화국 2019.5.8. 400 4.71 24.12 35.29 -

35 불가리아 2021.11.14. 240 4.58 32.5 51.67 -

36 모로코 2021.9.8. 395 4.56 17.47 2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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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명 최근선거 총의석
청년의원 평균연령

(세)30세 미만(%) 40세 미만(%) 45세 미만(%)

37 폴란드 2019.10.13. 460 4.35 22.39 36.96 50

38 루마니아 2020.12.6. 330 4.26 34.65 59.57 44.75

39 뉴질랜드 2020.10.17. 120 4.17 27.5 40.83 47.38

40 라트비아 2022.10.1. 100 4 27 51 47.3

41 스위스 2019.10.20. 200 4 25.5 39.5 48.6

42 에티오피아 2021.6.21. 547 3.83 51.28 71.28 40.46

43 인도네시아 2019.4.17. 575 3.83 14.96 26.26 51.62

44 우간다 2021.1.14. 529 3.83 24.33 48.47 46.85

45 아일랜드 2020.2.8. 160 3.75 18.75 41.25 48.5

46 영 국 2019.12.12. 650 3.69 21.69 34 51

47 안도라 2019.4.7. 28 3.57 10.71 35.71 48.89

48 핀란드 2019.4.14. 200 3.5 29 45 48

49 몰디브 2019.4.6. 87 3.45 26.44 59.77 43.75

50 스페인 2019.11.10. 350 3.43 22.86 40.86 47

51 벨기에 2019.5.26. 150 3.33 28 54 46.1

52 룩셈부르크 2018.10.14. 60 3.33 20 28.33 53.07

53 말 리 2020.12.5. 121 3.31 21.49 33.06 -

54 헝가리 2022.4.3. 199 3.02 18.59 30.15 53.47

55 에스토니아 2019.3.3. 101 2.97 19.8 35.64 51.62

56 세이셸 2020.10.22. 35 2.86 25.71 42.86 47.2

57 리투아니아 2020.10.11. 141 2.84 29.08 45.39 49

58 조지아 2020.10.31. 150 2.67 24.67 49.33 47.57

59 파키스탄 2018.7.25. 342 2.63 14.33 31.87 52.39

60 바레인 2018.11.24. 40 2.5 25 47.5 46.8

61 르완다 2018.9.3. 80 2.5 25 50 46.81

62 아랍에미리트 2019.10.5. 40 2.5 25 40 48.5

63 태 국 2019.3.24. 500 2.4 16.6 26.4 54

64 트리니다드토바고 2020.8.10. 42 2.38 23.81 40.48 50.16

65 이집트 2020.10.24. 596 2.36 20.95 32.94 -

66 스리랑카 2020.8.5. 225 2.23 11.61 25 53.02

67 차 드 2021.9.24. 93 2.15 24.73 38.71 -

68 부 탄 2018.10.18. 47 2.13 21.28 46.81 43

69 체 코 2021.10.8. 200 2 19 33 50.4

70 콩 고 2017.7.16. 151 1.99 11.92 20.53 -

71 캐나다 2021.9.20. 338 1.95 16.88 30.19 50.58

72 카자흐스탄 2021.1.10. 107 1.89 17.92 29.25 -

73 벨라루스 2019.11.17. 110 1.82 13.64 20.91 50.5

74 키프로스 2021.5.30. 80 1.79 23.21 33.93 49.41

75 시에라리온 2018.3.7. 146 1.6 27.2 53.6 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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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명 최근선거 총의석
청년의원 평균연령

(세)30세 미만(%) 40세 미만(%) 45세 미만(%)

76 투르크메니스탄 2018.3.25. 125 1.6 35.2 63.2 46.16

77 베트남 2021.5.23. 500 1.6 10.42 29.26 49.77

78 레바논 2022.5.31. 1.56 9.38 17.19 55.92

79 가이아나 2020.3.2. 72 1.49 31.34 46.27 47.83

80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020.12.27. 140 1.43 17.14 29.29 -

81 모리셔스 2019.11.7. 70 1.43 21.43 40 49.41

82 튀르키예 2018.6.24. 600 1.33 14.83 28.67 52.83

83 파라과이 2018.4.22. 80 1.25 28.75 50 45.91

84 중 국 2018.3.5. 3000 1.24 5.61 11.56 53

85 아르헨티나 2021.11.14. 257 1.2 15.2 30.8 -

86 모잠비크 2019.10.15. 250 1.2 22시 33.2 51.17

87 카메룬 2020.2.9. 180 1.11 8.89 18.33 55

88 싱가포르 2020.7.10. 104 1.05 15.79 40 48.3

89 우루과이 2019.10.27. 99 1.01 31.31 36.36 48.68

90 말레이시아 2018.5.9. 223 0.9 10.36 18.02 55.89

91 아제르바이잔 2020.2.9. 125 0.85 10.17 22.03 -

92 인 도 2019.4.11. 545 0.79 10.71 20.24 51

93 가 나 2020.12.7. 275 0.73 12.36 28 49

94 잠비아 2021.9.10. 166 0.68 15.54 35.14 49.2

95 그리스 2019.7.7. 300 0.67 12.33 24.67 53.85

96 크로아티아 2020.7.5. 151 0.66 22.52 39.74 -

97 케 냐 2017.8.8. 350 0.57 12.89 29.8 50.73

98 앙골라 2017.8.23. 220 0.56 11.11 17.78 -

99 코트디부아르 2021.3.6. 255 0.39 3.15 15.35 55.18

100 방글라데시 2018.12.30. 350 0.29 5.71 10.57 59.48

101 미 국 2020.11.3. 435 0.23 6.73 16.24 58.4

102 일 본 2021.10.31. 465 0.22 6.02 17.2 55.53

30세 미만
청년의원이 없는 

국가

한국, 호주, 베냉,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적도기니, 에스와티니, 피
지, 아이티, 이란, 이스라엘, 자메이카, 요르단, 키리바시,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나우루, 네팔, 니카라과, 오만, 파푸아뉴기니, 세
인트키츠네비스, 상투메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 2020.4.15. 선거 결과 30세 미만 정의당 비례대표의원 1명이 있었으나 2022.11. 기준으로는 없음.

출처: IPU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Data on age: By country.’
https://data.ipu.org/age-brackets/ (검색일 2022.5.18.)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통계-30세 미만 정의당 비례대표 1인.’
https://open.assembly.go.kr/portal/theme/visual/searchVisualPage.do (검색일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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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적용연령 비율(의석수) 할당방법 근거규정

지정의석
할당제

(Reserved
Seats)

르완다 35세 미만 1.8%(2석) 전국청년위원회에서 선출 헌법 제76조

모로코 40세 미만 7.6%(30석) 폐쇄형 비례대표제로 선출 의회선거법 제1조

케 냐

(상원)35세 미만 2.9%(2석) 의회에서 비례대표제로 선출 헌법 제90,98조

(하원)35세 미만
3.4%(12석:청년·장애

인·노동자)
의회의석 비율에 따라 정당이 
지명

헌법 제90,97조

우간다 30세 미만 1.2%(5석) 전국청년대표대회에서 선출 의회선거법 제5조

후보자추천 
관련 

법정할당제
(Legislated
Candidate
Quotas)

국가명 적용연령 추천비율 근거규정

필리핀 -
비례후보자명부의 50%는 청년을 포함한 소수집단 
대표로 구성되어야 함.

헌법 
제6조제5항제2호

튀니지 35세 미만
25%

‒ 4명 이상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명부 상
위 4명 중 1명을 청년으로 추천

헌법 제8조
선거법 제25조

가봉 40세 미만 20% 9/2016법 제4조

키르기스스탄 35세 미만 15% 선거법 제60조제3항

이집트 35세 미만
비례대표제 4개의 선거구 중 15석이 배정된 선거구
는 적어도 2명 이상, 45석이 배정된 선거구는 적어
도 6명 이상의 청년후보자를 추천해야 함.

선거법 제3조

정당할당제
(Political 

Party 
Quotas)

국가명 적용연령 추천비율(정당마다 다름)

니카라과 - 40%(여성, 청년), 15%

루마니아 - 30%

멕시코, 몬테네그로 30세 미만 30%, 20%

베트남 40세 미만 26.5% 

엘살바도르 31세 미만 25%

스웨덴 35세 미만 20%

모잠비크 35세 미만 20%

키프로스 45세, 35세 미만 20%

리투아니아 35세 미만 -

헝가리, 세네갈 - 20%

앙골라, 튀르키예 - 15%, 10%

※ 지정의석할당제: 헌법이나 선거법에 청년대표가 차지할 수 있는 의석수를 규정
후보자추천 관련 법정할당제: 각 정당의 후보자명부에 청년후보자의 추천비율을 법으로 정함.
정당자율할당제: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청년후보자의 추천비율을 정함.

출처: IPU. 2021. ‘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s-table 18,19,20.’
https://www.ipu.org/youth2021 (검색일 2022.5.10.)

<표 5-18> 각국의 청년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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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OECD국가의 청년 의회의원 현황 및 청년 연령범위

(2022년 5월 기준)

국가명
단원 및 하원의원 수(비율%) 최연소 의원

이름(당선 시 연령,성별)
청년

연령범위(세)30세 미만 40세 미만 45세 미만 총의석수

한 국 1(0.33%) 9(3%) 28(9.3%) 300 류호정(27,여) 9~24

영 국 24(3.69%) 141(21.69%) 221(34%) 650 Nadia Whittome(24,여) 13~19

미 국 1(0.23%) 28(6.73%) 70(16.24%) 431 Madison Cawthorn(25,남) 14~25

프랑스 32(5.55%) 134(23.22%) 213(36.92%) 577 Ludovic Pajot(23,남) 3~30

독 일 65(8.83%) 213(28.94%) 309(41.98%) 736 Emilia Fester(23,여) 12~26

일 본 1(0.22%) 28(6.02%) 80(17.20%) 465 Yuki Baba(29,남) 0~30

스페인 12(3.43%) 80(22.86%) 143(40.86%) 650 Marta Rosique i Saltor(23,여) 15~29

스웨덴 36(9.42%) 120(31.41%) 176(46.07%) 382 Ebba Hermansson(22,여) 13~25

스위스 8(4%) 51(25.5%) 79(39.5%) 200 Andri Silberschmidt(25,남) 16~25

캐나다 6(1.95%) 52(16.88%) 93(30.19%) 308 Eric Melillo(23,남) 16~28

호 주 0 21(13.91%) 39(25.83%) 151 Phillip Thompson(31,남) 12~24

오스트리아 14(7.65%) 51(27.87%) 80(43.72%) 183 Yannick Shetty(24,남) 14~24

벨기에 5(3.33%) 42(28%) 81(54%) 150 Dries Van Langenhove(26,남) 0~30

체 코 4(2%) 38(19%) 66(33%) 200 Ondřej Babka(27,남) 15~30

칠 레 -(자료없음) 155 Camila Rojas Valderrama(27,여) 15~29

덴마크 17(9.5%) 55(30.73%) 89(49.72%) 179 Aki-Matilda Høegh-Dam(22,여) 15~29

에스토니아 3(2.97%) 20(19.80%) 36(35.64%) 101 Ruuben Kaalep(25,남) 7~26

핀란드 7(3.5%) 58(29%) 90(45%) 200 Iiris Soumela(26,여) 0~29

그리스 2(0.67%) 37(12.33%) 74(24.67%) 300 Maria Apatzidi(29,여) 15~35

헝가리 6(3.02%) 37(18.59%) 60(30.15%) 199 Miklós Hajnal(27,남) 15~29

아이슬란드 5(7.94%) 13(20.63%) 26(41.27%) 63 Lilja Rannveig Sigurbjörnsdottir(25,여) 6~25

아일랜드 6(3.75%) 30(18.75%) 66(41.25%) 160 James O'Connor(23,남) 15~24

이스라엘 0 15(12.50%) 37(30.83%) 120 Shirley Pinto Kadosh(32,여) 13~18

이탈리아 43(6.83%) 269(42.7%) 375(59.52%) 630 Angela Raffa(25,여) 15~35

라트비아 4(4%) 27(27%) 51(51%) 100 Reinis Znotiņš(26,남) 13~25

리투아니아 4(2.84%) 41(29.08%) 64(45.39%) 141 Marius Matijošaitis(28,남) 14~29

룩셈부르크 2(3.33%) 12(20%) 17(28.33%) 60 Djuna Bernard(26,여) 12~30

멕시코 26(5.2%) 143(28.6%) 224(44.8%) 500 Karla Ayala Villalobos(22,여) 12~29

네덜란드 8(5.33%) 59(39.33%) 93(62%) 150 Habtamu de Hoop(23,남)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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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별 청년의 연령범위>

국가명
단원 및 하원의원 수(비율%) 최연소 의원

이름(당선 시 연령,성별)
청년

연령범위(세)30세 미만 40세 미만 45세 미만 총의석수

뉴질랜드 5(4.17%) 33(27.5%) 49(40.83%) 120 Chlöe Swarbrick(26,여) 12~24

노르웨이 23(13.61%) 58(34.32%) 76(44.97%) 169 Åse Kristin Ask Bakke(25,여) 12~29

폴란드 20(4.35%) 103(22.39%) 170(36.96%) 460 Robert Gonatarz(26,남) 15~24

포르투갈 12(5.22%) 62(26.96%) 90(39.13%) 230 Miguel Martins(25,남) 12~30

슬로바키아 8(5.41%) 43(29.05%) 77(52.03%) 148 Dominik Drdul(22,남) 0~29

슬로베니아 4(4.44%) 16(17.78%) 29(32.22%) 90 Jure Ferjan(25,남) 15~29

튀르키예 8(1.33%) 89(14.83%) 172(28.67%) 600 Rueysa Kadak(22,여) 14~29

출처: 청년연령범위
      YOUTHPOLICY.ORG. ‘Factsheets.’-국가별 검색 
      https://www.youthpolicy.org/factsheets/ (검색일 2022.5.10.)
      IPU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Data on age: By country.’

 https://data.ipu.org/age-brackets/ (검색일 2022.5.18.)

국제기구 연령범위(세)

국제연합(UN), 유네스코(UNESCO), 국제노동기구(ILO) 15~24

유엔 인간정주계획 청년기금(UN Habitat-Youth Fund) 15~32

유니세프(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구기금(UNFPA)
Adolescent: 10~19
Young People: 10~24
Youth: 15~24세

유니세프(UNICEF), The Convention on Rights of the Child ~18

아프리카 청년헌장(The African Youth Charter) 15~35

유엔개발계획 세계 청년 전략 2014-2017
15~24(핵심적 초점 연령)
15~30(유연한 확장 연령)

출처: UN. ‘Definition of Youth.’
https://www.un.org/esa/socdev/documents/youth/fact-sheets/youth-definition.pdf (검색일 
2022.5.10.)

     윤혜영․정태일. 2020. 청년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검토: OECD국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4(1). 
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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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탁금

많은 국가에서 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함께 내도록 하고 있으며, 기탁금 납부와 함께 반환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2018년 폐지)는 기탁금 제도가 없음.

1 영 국

가. 기탁금의 납부(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9호)89)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는 자는 500파운드의 금액을 현금·수표 또는 선거관리관의 승

인을 얻은 방법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기간(선거일 19일 전 오후 4시까지) 내에 선거관리

관에게 납부해야 함.

나. 기탁금의 반환(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53호)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득표하는 경우 기탁금은 반환되며, 그 이하의 

경우 국고에 귀속

2 미 국

 기탁금 납부제도 없음.

 예비선거 또는 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등록비용(filing fee)을 내도록 하는 주가 있는데 

금액은 주법에 따라 다양함.

– (켄터키 주) 상·하원의원 500달러90)

– (델라웨어 주) 하원의원 3,480달러91)

89) The Electoral Commission. ‘Candidate guide-UK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part2b/6.’ p.10.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4262 (검색일 2022.6.30.)

90) Kentucky State Board of Elections. ‘Qualifications & Filing Fees.’
https://elect.ky.gov/Candidates/Pages/Qualifications-and-Filing-Fees.aspx (검색일 2022.6.30.)

91) State of Delaware. ‘Candidate filing Fees.’
https://elections.delaware.gov/services/candidate/filingfees.shtml (검색일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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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 주) 공직에 입후보하기 위해 후보자는 등록비와 선거비(election assessment)를 

내야 함(선거법 제99.092조).92)

∙ 등록비는 출마한 공직 연봉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선거비는 해당 직의 연봉에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선거위원회기탁기금(Election 

Commission Trust Fund)에 예납해야 하는데, 무소속 후보자 및 소수정당 후보자는 제외

3 일 본

가. 공탁(공직선거법 제92조)

 정당, 기타 정치단체·후보자(본인 신고 시) 또는 선거인명부등재자(후보자추천신고 시)는 후보자 

1명에 대하여 선거별로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면의 국채증서를 공탁소(법무국, 법무지방 

법무국의 본국·지국과 출장소)에 공탁해야 하며, 공탁소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후보자 또는 선

거인명부등재자에게 공탁증명서를 교부해야 함.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300만 엔

–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300만 엔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및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후보자명부를 신고하고자 하

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선거구마다 해당 중의원·참의원명부의 명부등재자 1명당 600만 

엔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면의 국채증서를 공탁해야 함(소선거구와 비례대표에 중복입후보한 중

의원후보자의 경우, 300만 엔).

※ 공탁을 하지 않은 후보자등록신청은 착오로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무효

나. 공탁금의 몰수

1) 후보자와 관련된 공탁물의 몰수: 국고로 귀속(공직선거법 제93조)

 후보자의 신고가 취하·사퇴·각하된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유효투표총수의 10분의 1

–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해당 선거구 내의 의원정수로 유효투표총수를 나누어 얻은 수

의 8분의 1

92) Online Sunshine. 「The 2021 Florida Statutes」 Title IX. Chapter 99. Candidate. 99.092 Qualifying fee 
of candidate.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URL=0000-0099/0099/00
99ContentsIndex.html (검색일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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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자명부 신고정당 등과 관련된 공탁물의 몰수(공직선거법 제94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 선거구마다 300만 엔에 해당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의 신고에 관련된 중의원명부의 중의

원명부등재자 중 해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당선자수

를 곱한 금액과 600만 엔에 해당 중의원명부 신고정당 등에 관련된 당선인수에 2를 곱하

여 얻은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하여 나온 금액이 공탁물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해당 공탁물 금액에서 해당 합산금액을 빼서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탁물은 국고

에 귀속됨.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 해당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에 관련된 당선인 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가 후보자 신고 

시 참의원명부등재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해당 공탁물 중 일정금액은 국고에 귀속됨.

4 호 주

가. 기탁금의 납부(연방선거법 제170조)

 후보자로 추천된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선거위원이 승인한 방법(전자 이체 방식 포함)으로 

2,000호주달러를 선거위원에게 기탁해야 함.

 기탁금 납부기간은 추천서 등록기간과 동일함.

나. 기탁금의 반환(연방선거법 제173조)

 납부된 기탁금은 선거일 후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기탁금 반환 조건을 충족한 경우 기탁금을 

납부한 자 또는 납부한 자가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한 자에게 반환함.

※ 기탁금 반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연방에 귀속됨.

 기탁금 반환 요건

– 상원의원선거: 후보자의 제1순위 지지(first preference) 득표수가 전체 후보자의 제1순

위 지지 득표 총수의 4% 이상인 경우

– 하원의원선거: 후보자의 제1순위 지지 득표수가 전체 후보자의 제1순위 지지 득표 총수의 

4% 이상인 경우

※ 후보자가 선거일 전에 사망한 경우(연방선거법 제178조)

– 후보자 이외의 자가 기탁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자 또는 납부자가 서면으로 권한

을 위임한 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개인 대리인에게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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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기탁금액 반환기준 근거규정 비고

한 국

(지역구국회의원)
1,500만 원 

(비례대표국회의원)
500만 원

∙ 당선, 사망,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
표시 전액

∙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반액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1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이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 30세 이상 39세 이
하인 경우 기탁금의 70%만 납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이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
는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이면 
전액,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반
액 반환됨. 

영 국
£500(하원)

(한화 약 913,000원)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득표 시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9호
부칙 4. 제53호

–

일 본
￥300만

(중의원·참의원선거구)
(한화 약 30,000,000원)

∙ 중의원)유효투표총수
의 10분의 1 이상 득
표 시

∙ 참의원) 해당 선거구 
내의 의원정수로 유
효투표총수를 나누어 
얻은 수의 8분의 1

공직선거법
제92,93조

중의원·참의원
비례대표선거: 1명당 ￥600만

호 주
A$2,000

(한화 약 1,800,000원)

제1순위 지지 
총투표수의 4% 이상 

득표 시

연방선거법
제170,173조

–

체 코

20,000CZK(상원의원)
(한화 약 1,086,000원)

유효투표총수의 
6% 이상 득표 시

선거법 
제61조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과 거치기간 동
안 발생한 이자는 국고에 귀속됨.

19,000CZK(하원의원)
(한화 약 1,031,700원)

기탁금 
반환 안됨.

선거법
제31조

–

에스토니아

선거가 실시되는 해 
월 최저임금액

2018년 의회선거 
€500

(한화 약 660,000원)

당선인이 있거나 
기준수의 1/2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득표 시 

의회선거법 
제30조제5항, 
제62,77조

기준수(simple quota)는 
유효투표총수/의석수를 의미

그리스
€150

2019년 €146.74
(한화 약 190,000원)

기탁금 
반환 안됨.

선거법 
제34조제6항

국고로 귀속되며 내무부장관과 예산상
황에 따라 금액변동 가능

아일랜드
€500

(한화 약 660,000원)
선거구 할당 1/4

(25% 이상) 득표 시
선거법 

제47,48조

∙ 무소속후보자만 납부
– 30명의 추천 성명서를  제출하거

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함.
∙ 후보자 사퇴․사망, 후보자등록거부, 

당선의 경우에도 반환 됨.

<표 5-20> OECD국가의 후보자 기탁금액 및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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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기탁금액 반환기준 근거규정 비고

라트비아
€1,400

(한화 약 1,870,000원)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 득표 시
선거법
제12조

유효투표총수 2% 이하 득표 시 
국고에 귀속

리투아니아

(지역구)월평균임금
2020년 의회선거 

€900 
(한화 약 1,200,000원)

(비례대표)월평균임금×10배
2020년 의회선거

 €9,000
(한화 약 12,000,000원)
※ 지난선거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은 
2배의 기탁금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득표 시

선거법 
제88조

∙ 가장 최근의 국가경제 월평균임금 
기준

∙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선거자금관
련 법률을 크게 위반하지 않은 경우
에도 반환

∙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국고로 귀
속

네덜란드
€11,250

(한화 약 1,530,000원)
정당이 기준수의 

75% 이상 득표 시
선거법

제H12,P5조

∙ 모든 정당이 아닌 처음 선거에 참여
하는 정당 또는 지난 선거에서 의석
을 획득하지 못한 정당만 납부 

∙ 기준수(electoral quota)는 유효투
표총수/의석수

뉴질랜드
NZ$300

(한화 약 240,000원)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득표 시
선거법 

제144,146F조
비례대표 후보자는 기탁금 납부의무 
없음.

슬로바키아
€17,000

(한화 약 22,720,000원)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 득표 시
선거법 제50조

유효투표총수 2% 미만 득표 시 
국고에 귀속

튀르키예

재무부 산하 고위직 공무
원 월 급여에 상당하는 금
액

2018년 의회선거 
13,916TRY

(한화 약 1,010,000원)

당선 시
의회선거법
제21,41조

∙ 무소속 후보자만 납부. 정당소속후
보자는 기탁금 납부의무 없음.

∙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국고에 귀
속

∙ 후보등록 전에 사망 또는 신청취소, 
등록이 거부된 자, 법적후견인이 있
는 자는 신청을 통해 반환 받을 수 
있음.

※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기탁금 납부제도 없음. 

※ 다만, 오스트리아의 경우 투표용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모든 정당은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435유로를 납부해야 함(의회
선거법 제4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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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득표를 하거나 득표를 하게 하기 위하여 직·간접적
으로 필요하고 유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정의가 미국, 스페인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
※ 독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대다수 국가는 선거법에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음.1)

1 영 국

 선거운동이란 선거의 목적을 위해 정당에 의해 관리되는 운동을 말함(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72조제3~5항).

– 선거의 목적이란 정당의 이름으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당선 또는 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

보자들의 당선을 의미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권

자에게 불리하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함.

2 미 국

 미국 연방선거운동법은 선거운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연방선거활동과 일반선거운동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연방선거운동법 제30101(20)~(24)조].

 연방선거활동(Federal Election Activity)

– 정기적으로 실시가 예정된 연방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권자 등록 

활동  

– 선거권자 파악, 투표독려활동 등 후보자의 일반적인 선거운동

1) 헌법에 선거운동에 대해 규정을 둔 국가
– 대만: 이 헌법에 규정된 각종 선거의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131).
– 태국: 의회의원선거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위하여 국가는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할 장소를 지원한다(§113③).
※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위스, 브라질,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필리핀, 호주, 네팔, 러시아, 아일랜드, 그리스, 

벨기에, 인도, 체코, 뉴질랜드의 경우 헌법에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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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후보자에 관한 대중홍보와 그 직의 후보자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공격하는 대중홍보

∙ 대중홍보(public communication): 방송, 케이블, 위성방송, 신문, 잡지, 옥외광고시

설, 대량우편, 일반에 대한 전화뱅크, 기타 형태의 대중정치광고에 의한 홍보

∙ 대량우편(mass mailing): 30일 이내에 비슷한 내용의 500여 통 이상의 미국우편이나 

팩스를 사용하는 것

∙ 전화뱅크(telephone bank): 30일 이내에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500회 이상 하는 것

– 정당의 주 또는 지역위원회에 고용된 자가 월간 보수를 받는 시간의 25% 이상을 연방선

거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활동

 일반선거운동활동(General Campaign Activity)

–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활동을 의미하며,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활동을 의미하지 않음.

3 일 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없음.

※ 동경도선거관리위원회: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당선시키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투표행

위를 유도하는 것2)

※ 일본의 판례, 통설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표를 얻거

나, 얻게 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하고 유리한 행위’를 말하며, 입후보준비행위, 선거운동 준비행

위, 정당의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음.3)

4 스페인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기 위하여 후보자·정당·연합·연정 또는 선거인단체가 수행하는 합법적

인 모든 활동(선거법 제50조제4,5항)

– 후보자·정당·연합·연정 또는 선거인단체 외에는 선거소집일 이후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나,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됨.

※ 「헌법」 제20조

① 다음 각호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한다.

 1. 구두 또는 서면이나 기타 재생장치를 통해 생각·사상·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유포할 권리

 2. 문학·예술·과학·기술적 생산과 창작

2) 東京都選挙管理委員会事務局. ‘選挙Ｑ＆Ａ(選挙運動と政治活動).’
http://www.senkyo.metro.tokyo.jp/qa/qa-katudou/ (검색일 2022.6.30.)

3) 일본선거관계실례판례집(日本選擧關係實例判例集). 2000.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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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학 강의의 자유

 4. 어떠한 유포 매체에 의하든 자유롭게 진실한 정보를 전달하고 수신할 권리를 갖는다. 법률은 이러한 

자유 행사에 있어서 양심보호조항과 직업상 비밀유지에 대한 권리를 정한다. 

② 이러한 권리 행사는 어떠한 사전 검열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법률은 국가나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회적 통신매체의 조직과 의회의 통제를 규정하며 스페인 사회 

및 다양한 언어의 다원성을 존중하고 사회·정치 단체의 이러한 매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④ 이러한 자유는 현장과 관련된 법조항이 인정하는 권리, 특히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청년 

및 아동 보호 권리와 관련하여 제한될 수 있다.

⑤ 출판물, 녹음, 기타 정보 수단의 몰수는 오직 사법판결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소집일 후 38일부터 시작되며, 15일 동안 계속됨(선거법 제51조).

– 선거일 전일 24시까지 할 수 있음.

 법정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선거관련 선전물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선

거법 제53조).

5 캐나다

 선거법에는 선거운동에 대한 명시적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선거광고(election advertising)’에 대한 정의를 통해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하

고 있음.

 선거광고(선거법 제2조)

– 선거광고는 선거기간 동안 등록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광고 문안을 어

떠한 수단을 이용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등록정당이나 후보자가 관련된 

특정이슈에 대해 입장을 취하는 것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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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선거운동기간 근거규정

한 국

∙ 선거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선거일 전 120일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가능
 -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은 언제든지 가능
 -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가능(선거일 제외)
 - 위의 예외 규정을 제외한 사전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59,254조

영 국
∙ 의회해산일부터 17일 이내에 실시되는 선거일까지므로 대개 선거기간은 3~4주
 ※ 사전선거운동제한은 없음.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미 국 ∙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전선거운동 개념이 없음. –

프랑스

∙ 선거일 전까지 대선은 12일 간, 총선은 20일간 진행됨.– 이 기간동안 선거용 포스터 게시장이 설치되며, 선거운동위원회가 설치
(선거법 제166조)– 선거일 2주전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선거일 전일 자정에 종료함. 2차 투표의 
선거운동기간은 1차 선거일 익일부터 시작하고 선거일 전일 자정에 종료함.
(선거법시행령 제26조)
※ 다만, 전자통신 이용 선거운동 메시지 배포는 선거일 전일 오전 0시부터 

제한됨(선거법 제49조).

선거법 
제164조

독 일

∙ 선거운동 기간 등 법적 규정이 없으며, 선거운동이 자유로움.∙ 일반적으로 각 정당은 대개 선거일 약 3개월 전에 선거사무소를 개설하고 선거
체제에 들어감– 실제로 선거운동 개시시기, 선거운동총비용액 등 정당간의 협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음

–

일 본

∙ 선거운동은 후보자 신고가 있는 날부터 선거기일 전일까지 할 수 있음.– 참의원의원선거: 17일간– 중의원의원선거: 12일간
※ 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도 위 기간과 같음.

공직선거법
제129조

스페인 ∙ 선거소집일 후 38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15일 동안 선거법 제51,53조

스웨덴 ∙ 규정 없음. –
스위스 ∙ 규정 없음. –

캐나다

∙ 선거기간(election period)을 선거소집령의 발행일로부터 선거일 또는 선거
소집령이 철회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까지로 함.∙ 선기기간을 고려하면 최소선거운동기간은 36일이며, 최대 50일까지임.

 - 선거운동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사전선거운동 개념 및 기간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선거법 제2,57조

호 주 ∙ 규정 없음. –
오스트리아 ∙ 규정 없음. –

벨기에 ∙ 선거일 4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비용제한법 

제4조

체 코 ∙ 선거가 소집된 날부터 선거 최종 결과 발표 시까지 선거법 제16조제3항

칠 레
∙ TV를 통한 선거운동, 포스터·현수막·유인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언론 및 라디오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법 
제31,32,35조

덴마크
∙ 규정 없음. 
 – 통상적으로 선거를 공표함과 동시에 시작되며 선거일 당일까지 선거운동가능

(투표소 내부 제외)
–

에스토니아 ∙ 규정 없음. –
핀란드 ∙ 규정 없음. –
그리스 ∙ 선거소집령이 발령된 날 또는 의원 임기종료 15일 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의회선거법
제31조제1,4항,

제48조

<표 6-1> OECD국가의 선거운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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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itizens Information. ‘General elections.’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government_in_ireland/elections_and_referenda/national_ele
ctions/the_general_election.html#l312d8 (검색일 2022.8.16.)

5) elections.public.lu. ‘Questions and answers - Legislative elections.’
https://elections.public.lu/en/support/faq/faq-legislatives.html (검색일 2022.8.17.)

국가명 선거운동기간 근거규정

헝가리 ∙ 선거일 5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절차법 제139조

아이슬란드
∙ 규정 없음.

– 공식적 선거운동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선거일까지 가능
–

아일랜드4)
∙ 의회해산일(임기만료일)로부터 선거일 전일 14시까지
∙ 선거벽보는 선거일 30일 전 또는 선거 공표일로부터 선거일까지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게시할 수 있음.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

제19조제7항제b호

이스라엘 ∙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법 제2조

이탈리아

∙ 선거 공표는 의회 임기 만료일로부터 70일 이내로 내각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표

∙ 선거 공표일로부터 선거일 24시간 전까지
 – 전일부터 대부분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선거일 투표소 주변에서는 모든 선

거운동 금지(선거일에도 게시판이나 신문 게시물은 허용)

헌법 제61조
하원선거법 제11조
선거선전법 제9조

라트비아
∙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가능
∙ 의회, 지방의회 해산 또는 주민소환, 재선거 시 해당 공표일로부터 선거일까지

를 선거운동기간으로 함.

선거운동법
제1조제4항

리투아니아

∙ 후보자 등록발표일로부터 선거운동금지기간 전까지
 – 선거일 투표시작 7시간 전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모든 선거운동 금지
∙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1차 투표 선거운동금지기간 이후부터 재투표 선거운

동금지시간 이전까지 

선거법
제64조제3항

룩셈부르크5)
∙ 규정 없음.
∙ 정당들이 선거전에 모여서 선거운동 시작시기를 합의함.
 – 일반적으로 선거일 5주 전부터 시작

–

멕시코
∙ 대통령, 상․하원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해의 선거운동기간은 90일
∙ 하원의원 선거만 실시되는 해의 선거운동기간은 60일
∙ 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연방선거법 
제251조

네덜란드
∙ 규정 없음.

※ 후보자 등록 44일 이후에 선거가 실시됨. 
선거법 

제J1조제1항

뉴질랜드

∙ 일반적인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가능
∙ 다만 TV나 라디오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소집일(writ day)부터 선거일 전일

까지 가능
– 「선거법」 제3B조의 규제기간(regulated period)과 동일하며, 이 기간은 선

거운동지출비용 산정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됨.

방송법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노르웨이 ∙ 규정 없음. –
폴란드 ∙ 선거 공표일로부터 선거일 24시간 전까지 선거법 제104조 

포르투갈 ∙ 선거일 14일 전부터 선거일 전날 자정까지 선거법 제53조

슬로바키아 ∙ 선거 공표일로부터 선거일 48시간 전까지
선거운동법 
제2조제2항

슬로베니아 ∙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일 24시간 전까지
선거운동법 
제2조제1항

튀르키예 ∙ 선거일 10일 전 오전부터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선거기본법 제49조

 출처: OSCE 국가별 의회선거보고서 중 ‘ELECTION CAMPAIGN’ 참조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 (검색일 20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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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6-1] 제3자의 선거운동(third parties campaign)6)

 많은 유럽 국가에서 선거와 공식적으로 상관없는 개인이나 단체가 정치나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이들 즉, 제3자의 정치 

및 선거운동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함.

 체코, 벨기에, 아일랜드, 프랑스,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미국(회계보고서 제출), 영국, 캐나다

에서 제3자의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음.7)

– 특히, 영국과 캐나다에서 제3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을 두고 

회계보고를 받고 있음. 

– 이외에도 영연방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가 규제하고 있는데 호주는 등록도 필요 없고 

모금 및 비용 제한도 없으나 연간 회계연도기간 중 $14,500(2021.7.1.~2022.6.30. 기

준) 이상 지출 시 회계보고 의무가 있고,8) 뉴질랜드는 규제기간 동안(2020.10.17. 선거일 

기준 8.18.부터~10.16.까지) $13,600이상 지출 시 선거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100,000 이상 지출 시 회계보고 의무를 지지만 모금이나 비용 지출에 대한 별도의 제

한은 없음.9)

6) 문은영. 2022. ‘제3자의 선거운동의 규제현황과 시사점: 영국과 캐나다의 비용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1(2). p.115~141.

7) Ohman Magnus. 2020. ‘Note on Third Party Regulations in the OSCE region.’ OSCE/ODIHR. 20 April 
2020.
http://www.osce.org/files/f/documents/d/b/452731.pdf (검색일 2022.6.30.)

8)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2021. ‘Third party electoral expenditure and disclosure.’  
http://www.aec.gov.au/Parties_and_Representatives/financial_disclosure/guides/third-parties/index.
htm (검색일 2022.6.30.)

9) Electoral Commission. 2020. ‘Third Party Handbook-General Election and Referendums.’
http://elections.nz/asserts/Handbooks/Third-Party-Handbook-2020.pdf (검색일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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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의 제3자의 선거운동은 한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지역 선거운동(local campaign)과 정당, 
정책 또는 이슈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일반적인 선거운동(general campaign)으로 구분됨.

  ․ 지역 선거운동은 「1983년 국민대표법」 제75조와 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 선거법을 통해 의회해산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지출 규모를 규제하며,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지는 않음.

  ․ 일반적인 선거운동은 제3자가 정당 또는 특정 부류로 구분되는 후보자(예, 특정 연령대의 후보자), 선거와 관련된 정책
이나 이슈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선거운동임.

영국(일반적인 선거운동 기준*) 캐나다

용   어 Non-Party campaigner, third parties third party

근거규정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85~100조, 부칙 9, 
10

선거법 제349~362조

정   의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조장하려는 의도로 비용을 지출하려는 개인이나 
단체

선거기간 동안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고자 하
는 개인, 기업, 단체

등록기관 선거위원회 선거관리청

등록요건

미등록 제한액 초과 지출 시 등록
※선거위원회 미등록 시 제한액
 - 잉글랜드 20,000(한화 약 3,200만 원), 스코

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 10,000(한화 약 
1,600만 원)

500달러(한화 약 47만원) 이상 지출 시 등록

규제기간 선거일 전 365일부터 선거일까지

∙ 2019년 선거: 114일(선거전 기간 73일, 선거
기간 41일)

∙  2021년 선거: 36일(의회해산 후 선거로 선거
기간만 존재)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선거전 기간(선
거가 있는 해 6월 30일부터 선거소집령 발령 전
날까지)과 선거기간(선거소집령 발령일부터 선거
일까지)을 구분하고 있음.  

선거비용
제한액

(2019년 선거기준, 단위 파운드)
∙ 전국: 584,817.07(한화 약 9억 3천만 원)
∙ 선거구: 9,750(한화 약 1천 5백만 원)
∙ 잉글랜드: 479,550(한화 약 7억 6천만 원)
∙ 스코틀랜드: 73,400(한화 약 1억 2천만 원)
∙ 웨일즈: 55,259(한화 약 8천 7백만 원)
∙ 북아일랜드: 37,550(한화 약 6천만 원)

(2019년 선거기준, 단위 캐나다달러)

선거 
전 

기간

∙ 전국: 1,023,400(한화 약 9억 6천만 
원)

∙ 선거구: 10,234(한화 약 964만 원)

선거
기간

∙ 전국: 511,700(한화 약 4억 8천만 
원)

∙ 선거구: 4,386(한화 약 413만 원)

회계보고

∙ 선거기간 중, 선거 후 수입․지출 회계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 선거위원회 정치자금공개시스템에 회계보고서 
공개

∙ 선거일 후 4개월 이내 선거운동 관련 수입․지
출 회계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

∙ 선거관리청 홈페이지에 회계보고서 공개

벌칙
미등록, 지출제한액 초과, 회계보고서 미비 등 위
법행위 시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함.

미등록, 회계책임자 선임 불이행, 지출제한액 초
과, 회계보고서 미제출 등 위법행위 시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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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쇄물·시설물 등 이용 선거운동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규격, 위치, 매수 등을 선거법에 자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 일본이 있음.

스페인, 캐나다, 호주 등은 별다른 규제 없이 인쇄물 등 게시 또는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을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음.
스웨덴과 스위스는 선거법에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없음.

1 영 국

가. 선거홍보물 무료발송(1983년 국민대표법 제91조)

 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우편국규칙에 따라 중량 6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거

에 관한 사항만이 게재된 선거홍보물을 선거인 1명에게 1통씩 무료로 보낼 수 있음.

 대리투표를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무료로 보낼 수 있음. 

 후보자는 익명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한 선거인에게도 선거관리관과 우편국이 협의해 선거홍

보물을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음(선거행정법 제10조).

나. 선거운동용 인쇄물

 규격 및 매수에 대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으나 기재내용과 게재장소에 대한 제한

이 있음.

※ 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7장 선거운동 제한·금지사항 제3절 인쇄물·시설물 관련 제한·금지 영국

편, p.394 참조 

<그림 6-1> 영국 선전물 예시

포스터 보수당의 옥외광고 2015년 지방선거시 노동당 당수 에드 밀리
반드(Ed Miliband)의 거리유세 지원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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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국

 미국 선거운동에서는 거리에서 벽보나 현수막을 찾아보기 힘듦.

– 일반 시민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표시하는 스티커나 간판 등을 자신의 자동차나 자택에 

부착하는 경우가 많으며, 언제든지 할 수 있음.

 선거홍보물의 규격 등에 대한 법적 규정 없음.

 연필에서부터 자동차에 부착하는 스티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선전물이 될 수 있음.

마당에 꽂는 간판
(Polybag Yard Signs)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Magnetic)

버튼식 배지

<그림 6-2> 미국 선전물 예시

주걱 모양의 광고판(Paddle) 카드보드 문 손잡이

자동차 스티커(Bumper stickers)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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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가. 선거선전을 위한 출판의 자유(선거법 제48조)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1881.7.29)｣이 선거선전에 적용되는데, 인쇄·출판은 자유지만 인

쇄물에는 인쇄자의 주소·이름을 기재해야 함.

나. 선거벽보

 게시장소(선거법 제51조)

– 선거용 포스터는 선거기간 중 코뮌이 설치하는 공영포스터게시장으로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 또는 다른 후보자를 위해 마련된 장소에는 게시할 수 없고, 각 포스터게시장은 각 후보

자에게 균일한 면적으로 할당됨.

 규격 및 매수(선거법시행령 제27,39조)

– 594mm×841mm 이내의 선거벽보 : 2매 이내

– 297mm×420mm 이내의 선거집회고지용 벽보: 2매 이내

 3색 사용금지(선거법시행령 제27조)

– 선거의 목적 또는 성격을 갖는 벽보에 청·백·적의 3색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음(청·백·

적의 3색은 프랑스 국기색). 다만, 정당 등의 상징을 나타내기 위한 경우는 허용됨.

 설치장소의 수(선거법시행령 제28조)

– 선거인 500명 이하의 코뮌: 5개소

– 기타 코뮌: 10개소, 선거인 3,000명마다 각 1개소 추가 또는 선거인 5,000명 이상의 

코뮌에서는 선거인 2,000명 초과 시마다 1개소씩 추가 

다. 홍보물(circulaire)(선거법시행령 제29조)

 후보자는 선거 전에 210mm×297mm 이내의 홍보물 1종을 인쇄해 선거인에게 송부할 

수 있음.

 홍보물은 선거운동위원회에 의뢰하여 선거구 내 전체 선거인에게 송부하도록 할 수 있음.

※ 선거일 전 20일까지 선거구에 모든 선거운동 홍보자료를 발송하고 배포하는 일을 담당하는 선거운동위

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가 비용을 보전함(선거법 제166,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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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 일

 선거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실제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선거벽보·선전물 등 다양한 방법

이 활용됨.

 정당법상 동일취급원칙에 따라 각 정당은 동일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음.

길거리 유세부스에서 풍선을 나눠주면서 지지호소

선거벽보의 위치 - 주로 가로등이나 교통표지판 아래

선거벽보의 위치와 크기(공중화장실 등)

정당의 기회균등 보장 동일 정당의 동일내용의 선거벽보 유세장에 대한 광고

<그림 6-3> 독일 선전물 예시



344  ∙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 공권력의 주체가 정당에게 시설이나 기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모든 정당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함. 지급 범위는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차등할 수 있는데 최근 실시된 연방

하원선거 결과에 의해 정함. 정당 지원 규모는 최소한 다른 정당에 지원한 규모의 2분의 1은 되어야 

함(정당법 제5조제1항).

 티셔츠나 피켓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정당의 로고가 새겨진 볼펜이나 사탕, 풍선 등과 함께 선전물을 나누어주는 선거운동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

5 일 본

가. 문서·도화에 의한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142조)

1) 통상엽서의 배포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후보자 1명당 3만 5천 매

※ 후보자신고정당은 2만 매×도도부현 내 후보자추천수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후보자 1명당 3만 5천 매, 단, 해당 도도부현구역 내에 중의원소

선거구선출의원 선거구수가 1을 초과할 때마다 선거구마다 2,500매를 더함.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후보자(명부등재자) 1명당 15만 매

 통상엽서는 무료이나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후보자 신고정당이 작성·배부하는 엽서는 유료

 일본우편주식회사에서 ‘선거용’을 표시

2) 선거운동용 전단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후보자 1명당 2종 이내의 7만 매

※ 후보자신고정당은 4만 매×도도부현내 후보자추천수

※ 전단은 선거구마다 4만 매 이내로 배부(살포 제외)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배부할 수 없음.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2종 이내의 10만 매, 단 중의원소선거구수가 1을 초과할 때마다 

1만 5천 매를 추가한 매수(30만 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만 매)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이 2종 이내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후보자인 참의원명부등재자 1명당 2종 이내의 전단 25만 매

 전단은 신문 삽입 등 정령(政令)으로 정한 방법으로 해당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가 교부하는 증지(證紙)를 부착하여 배부해야 함.

 전단 규격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및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등: 길이 29.7cm×너비 

21c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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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후보자신고정당: 길이 42cm×너비 29.7cm이내

 전단에는 배포책임자·인쇄자의 이름·주소 기재, 신고정당의 명칭, 법적 근거 등을 함께 기재

해야 함.

3) 통상엽서 및 전단의 작성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공직후보자는 정령이 정하는 방

법과 금액의 범위 안에서 통상엽서와 전단을 무료로 작성할 수 있음(선거공영제).

4) 팸플릿 또는 서적의 배포(공직선거법 제142조의2)

 중의원의원 총선거 또는 참의원의원 통상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직접 발행하는 

팸플릿, 서적, 또는 국정의 관한 중요정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을 표시한 1종

의 팸플릿, 서적을 배포할 수 있음(살포 금지).

 배포할 수 있는 팸플릿·서적의 경우에도 후보자 추천정당 사무소 내, 정당연설회 혹은 정당등

연설회장 내, 가두 연설 장소, 후보자 선거사무소 내, 개인 연설회장 내, 가두연설 장소에서만 

배포 가능함.

 팸플릿이나 서적에는 중의원의원 총선거, 참의원의원 통상선거의 공직에 있는 후보자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이 유추 가능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음.

 팸플릿 혹은 서적의 표지에는 해당 후보자의 신고정당 또는 중의원명부 신고정당 또는 참의원

명부 신고정당 등의 명칭, 배포책임자 및 인쇄자의 이름(법인의 경우는 명칭) 및 주소, 팸플릿 

또는 서적임을 표시하는 기호를 기재해야 함.

나. 문서·도화의 게시

1) 종류(공직선거법 제143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중의원명부 추천정당이 사용)

– 선거사무소 표시용 포스터·입간판·제등 및 간판류

– 선거운동용 자동차 또는 선박에 부착하는 포스터·입간판·제등 및 간판류

– 연설회장에서 사용하는 포스터·입간판·제등 및 간판류

– 옥내 연설회장에서 연설회 개최 중 게시하는 영사 등의 종류

– 기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포스터

 기타 선거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허용된 포스터·입간판·제등 및 간판류, 영사 등

– 후보자가 사용하는 어깨띠·흉장 및 완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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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설회 고지용 포스터(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선거의 후보자 중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지 않은 

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령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 표시용·선거운동

용 자동차 또는 선박 부착용 포스터·입간판·제등 및 간판류, 개인연설회 고지용 포스터, 그 

밖의 선거운동을 위한 포스터 등을 무료로 작성할 수 있음.

2) 수 량(공직선거법 제144조)

 포스터 게시장소마다 1매 게시 가능(선거운동용은 별도)

 제등류는 1개 게시 가능

 선거사무소에는 포스터·입간판 및 간판류를 총 3개 이내 게시 가능

 연설회장 외부에는 포스터·입간판 및 간판류를 연설회장마다 2개 이내 게시 가능

선거명 기본 수량 비고

중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도도부현마다 1,000매×해당 정당의 후보자 수
해당 선관위가 

검인 또는 교부하는 
증지를 첨부해 게시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선거구마다 500매×해당 정당의 후보자 수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명부등재자 1명당 7만 매

<표 6-2> 일본 선거운동용 포스터 수량

3) 포스터 게시장소(공직선거법 제144조의2)

 설치주체: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

 대상선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수   량: 1투표구에 5개 소 이상 10개 소 이내

 규   격: 후보자 1명 게시할 수 있는 구획(가로·세로 각 42cm) 유지

 기   타: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설치 즉시 설치장소를 고시

다. 선거공보의 발행(공직선거법 제167조)

 발행주체: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 

 횟   수: 1회

 게재내용: 후보자의 이름·경력·정견 등(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경우 신고정당 등의 명칭 및 약칭, 

정견, 명부등재자의 이름·경력 및 당선순위 등)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부터 2일(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는 해당 선거

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에) 서면으로 게재 신청(글자수 제한 폐지: 1998.6.1.)(공직선거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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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포: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각 세대에 선거일 전 2일까지 배포(공

직선거법 제170조)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신문 삽입 등의 방법으로 배부 

6 스페인

 현수막 및 선거벽보 설치장소(선거법 제55조)

– (무료 게시지역) 시청은 선거벽보 또는 거리현수막 설치를 위해 특정 지역을 무료로 예약해 

두어야 함.

– 무료 게시지역 이외에 후보자·정당·연합 및 연정은 허가된 상업광고 장소에만 선거벽보를 

부착하거나 다른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

– 현수막 및 선거벽보에 사용된 경비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를 넘을 수 없음.

 현수막 및 선거벽보 설치장소 공지 및 게시(선거법 제56조)

– 시청은 선거소집일 후 7일 이내에 무료 게시지역을 지역선거위원회에 통보

– 지역선거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던 과거 같은 선거에서 각 정당·연합 및 연정

이 확보한 총 투표수를 감안해 장소를 배정. 과거 최다 득표한 정당·연맹 및 연정에게 

우선권을 줌.

– 후보자 공표 후 2일 이내에 선거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대리인에게 선거벽보 등 설치장소

를 통보

 선거운동용 우편물 발송에 대해서는 부령(Ministerial Order)으로 특별 요금을 정함(선거법 

제59조).

7 캐나다

 선거벽보(선거법 제322조).

– 주택이나 건물 임차인은 임대장소에 선거벽보를 부착할 수 있으며, 임대인 등은 이를 금

지할 수 없음.

– 그러나 임대인 또는 대리인은 부착하는 선거벽보의 크기와 유형에 관한 합당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건물의 공공구역의 경우에는 금지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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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신문 이용 선거운동

신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신문광고는 각 국가의 언론의 자유에 맡겨두는 경우(영국, 미국, 독일, 캐나다)가 
있고, 선거법에 간략하게 정의 등만을 언급한 국가(프랑스, 호주), 자세하게 규정하는 국가(일본)로 구분할 
수 있음.

스웨덴, 스위스는 선거법에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1 영 국

 영국에서 인쇄물(신문·잡지 등의 정기간행물과 지면 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인쇄매체)에 대한 규제

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이를 ‘Soft touch’라 함).

 신문광고는 정당광고의 주요매체로 총선거에서 정당별로 정강·정책과 선거공약 광고를 게재

하고 당수 또는 당직자의 기자회견, 정당의 선거전략, 선거권자들의 호응도를 분석·홍보하고 

있음(단, 특정 후보자를 언급해 광고하는 것은 금지).

 영국의 신문은 미국과 같이 사설 등을 통해 소유자 또는 편집자의 주관에 따라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음.

2 미 국

 연방선거운동법에 규제사항이 없고 사설 등을 통해 소유자 또는 편집자의 주관에 따라 자유롭

게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음. 

3 독 일

 독일의 언론매체들은 ｢기본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보도하며,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음.

 선거광고는 일반 상업광고 규정에 준해 적용

 선거광고의 게재여부, 선거 등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은 모두 신문사의 재량사항으로 실제로 

중립지들은 모든 정당의 광고를 게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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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선거에 관한 홍보는 자료제공에 한정됨.

4 일 본

 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등은 총무성령에 따라 동일 규격으로 하나의 신문을 

선택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무료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149조).

– 다만,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는 명부신고정당의 해당 선거구에서의 득표총수가 해

당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는 명부신고

정당의 득표총수가 해당 선거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함.

 규격·횟수 등

<표 6-3> 일본 신문광고 규격 및 횟수(공직선거법 시행규칙 제19조)

선거별 주체 등재후보자수 규격 횟수

중의원소선거구의원

후 보 자 -  9.6cm× 2단조 5

후 보 자
신고정당

1~5명 38.5cm× 4단조 8

6~10명 38.5cm× 8단조 16

11~15명 38.5cm×12단조 24

16명 이상 38.5cm×16단조 32

중의원비례대표의원 〃

1~9명 38.5cm× 8단조 16

10~18명 38.5cm×16단조 32

19~27명 38.5cm×24단조 48

28명 이상 38.5cm×32단조 64

참의원비례대표의원 〃

1~8명 38.5cm×20단조 40

9~16명 38.5cm×28단조 56

17~24명 38.5cm×36단조 72

25명 이상 38.5cm×44단조 88

기타 선거 ∙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5회

 배포방법

– 광고를 게재한 신문은 다른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문판매업자가 통상의 방법(정기 구

독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배포하는 때에는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배포하거나 도도

부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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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페인

 정기간행인쇄물 및 라디오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선거법 제58조)

– 민간소유의 정기간행인쇄물 및 라디오방송을 통해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선거비용제한액

의 20%를 넘을 수 없음.

– 선거광고에 대한 요금은 일반 상업광고 요금보다 높아서는 안 되고, 광고시간 및 공간, 

요금 및 위치 등에 있어 후보자들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그 조건을 명확히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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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방송시설 이용 선거운동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각 국가들은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동일한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무료로 방송시간을 할당해 주는 경우도 있음(영국, 독일, 일본, 
스페인).

그러나 미국의 경우 선거운동비용 총액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방송을 이용한 홍보가 
가능

스웨덴과 스위스는 선거법에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1 영 국

 영국에서는 정당의 독자적인 방송광고가 금지되어 있음. 

– 신문·잡지·옥외광고 등 인쇄매체는 어떠한 형태라도 허용되지만, 방송은 TV와 라디오 

모두 허용되지 않음.

 다만, 선거기간 중에는 영국방송협회(BBC)와 통신위원회(office of communi- cation: 

Ofcom)가 주요 정당과 논의하여 정당의 선거에 관한 특별한 협약을 맺고 TV방송, 라디오방

송별로 방송횟수 및 각 정당의 할당시간을 결정(1983년 국민대표법 제93조)

※ 자세한 내용은 제1장 제3절 Ⅲ. 선거보도심의 영국편, p.81 참조

– 선거보도와 프로그램 편성 및 특정 선거구에 관한 선거보도 등 프로그램 편성 시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야 함.

– 영국의 국외에 있는 방송시설을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유료 정치광고방

송은 금지(1983년 국민대표법 제92조)

– 각 방송사들로 구성된 방송협회(The Broadcasters’ Liaison Group: BLG)에서 정당의 

방송시간을 협의해 정하고, 통신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10)

10) BBC. ‘The Broadcasters’ Liaison Group.’
https://www.bbc.co.uk/broadcastersliaisongroup (검색일 20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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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국

 방송광고 횟수·시간 등은 정해진 선거비용 지출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가. 선거운동방송의 개념[연방선거운동법 제30104조(3)(A)]

 선거운동방송이란 연방선거에서 신원이 확실한 후보자를 위해 해당 후보자가 출마하는 공직

선거, 보궐선거, 결선투표 전 60일 이내에 예비선거나 정당의 전당대회 및 코커스 전 30일 

이내에 행해지는 방송,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을 말함.

나. 선거운동방송의 예외[연방선거운동법 제30104조(3)(B)]

 정당, 정치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방송시설이 아닌 방송시설에 의해 제공

되는 뉴스, 논평, 사설을 보도하는 방송

 연방선거운동법상 독립지출이나 지출을 구성하는 방송

 연방선거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 토론이나 포럼을 내용으로 하거나, 그러한 토론을 지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 또는 토론이나 포럼을 후원하는 자에 의해 만들어진 방송

 연방선거위원회가 제정·공포하는 규칙에 따라 면제되는 기타 방송

3 프랑스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선거법 제167-1조)

– 선거기간 동안 정당 및 정치단체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선거

운동방송 관련 비용은 국가가 부담). 

– 1차투표에서 75명의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 또는 정치단체는 7분, 2차투표에서는 5분간 

방송할 수 있음.

– 하원의원 교섭단체는 1차투표에서는 2시간, 2차투표에서는 1시간 방송할 수 있음.

※ 교섭단체는 ｢국민의회규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같은 정당 소속의원 30명 이상으로 구성

– 이외에 민주주의 참여 정도에 비례한 아래의 요건에 따라 추가로 1시간을 배정할 수 있음.

∙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하원의원선거 및 직전 선거에서 후보자나 정당 및 정치단체가 

얻은 득표결과와 여론조사결과에 따른 해당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대표성

∙ 각 정당과 정치집단의 선거토론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 방송의 기획, 제작, 방송 등의 결정은 국영방송사장의 자문을 거쳐 시청각최고위원회(Le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가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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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 일

가. 법적근거

 ｢정당법｣ 제5조와 ｢방송국가협정｣ 제42조제2항에서 직접적인 정당의 선거광고를 허용하도

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항은 개별공영방송법과 민영방송법에 구체화되어 있음.

–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방송관련 비용을 보전 받음(방송국가협정 제42조제2항).

※ 공공기관이 정당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다른 공적 서비스를 보장할 때는 모든 정당을 동일하게 대우

하도록 하며, 최소한 1개 주에서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명부를 등록한다면 연방의회 선거기간 동안 

자비로 선거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대를 배정받을 수 있음.

※ 현행법상 정당의 일반적인 광고 방송은 금지되어 있고, 선거광고 방송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나. 선거광고시간 배정11)

 독일매체관리청장회의는 선거광고(방영)지침을 마련하여 정당별 방송시간 배정과 횟수, 민영

방송의 방송송출요금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선거광고의 길이는 통상 1분 30초로 정하며, 지역 TV의 30분짜리 프로그램 뒤에 선거광

고가 나가면 30초만 선거광고를 하도록 함.

– 선거광고는 선거일 31일 전부터 2일 전까지로 하고, 선거일 전날에는 선거광고를 금하고 

있음.

– 라디오의 경우 6시부터 19시까지, 텔레비전은 17시에서 23시에 방송하도록 하고 있음.

– 방송시간배정은 이전 선거결과에 따라 원내진출정당과 원외정당으로 나누어 배정하고 있으

며, 원내진출정당은 원외정당에 비해 2배의 방송시간을 배정 받음.

– 원내진출정당 중 양대 정당은 다른 원내정당보다 2배의 선거방송시간을 배정 받음.

 선거광고지침은 모든 정당에 기회평등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선거광고를 신청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했는지를 심사. 또한 선거광고 전후에 선거광고임을 명확

히 밝히도록 함.

※ 방송사가 방송시간대와 방송횟수를 정당에 통보하면 정당이 이 중 선택하고 있음.

11) 신두철. 2008. 독일의 선거와 정책공약. 김영래 · 정혁욱 편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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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 공영방송 내용 민영방송 내용

베를린
RBB 국가협정 제8조제2항 의무

베를린-브란데부르크방송국
가협정 제57조제2항제1호

의무
브란덴부르크

바이에른 BR법 제4조제2항 의무 없음

바덴-뷔르템베르크
SWR 국가협정 제9조제11항 의무

미디어법 제5조제3항 허용

라인란트-팔츠 민영방송법 제30조제2,3항 의무

자알란트 주방송법 제14조제2항, 공·민영방송 선거광고방송 의무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WDR법 제8조제2항 의무 방송법 제19조제2항 의무

헷센 HR법 제3조제4항 의무 미디어법 제30조제2항 의무

니더작센

NDR 국가협정 제15조제1항 의무

방송법 제29조제1항 의무

함부르크 미디어법 제31조제1항 의무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방송법 제33조제1항 의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없음

브레멘 없음

작센-안할트

MDR 국가협정 제14조제2항 의무

민영방송법 제23조제1항 의무

작센 민영방송법 제22조제1항 의무

튀링엔 방송법 제26조제2항 의무

전국 ZDF 국가협정 제11조제1항 의무

전국
도이칠란트라디오
국가협정 제11조

의무

<표 6-4> 독일 16개 주의 선거광고 관련

5 일 본

가. 정견방송(공직선거법 제150조)

 기    간: 선거운동기간 중

 주    관: 일본방송협회 및 기간(基幹)방송사업자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요    금: (공익 목적) 무료로 방송

 횟수·일시: 총무대신이 일본방송협회 및 기간방송사업자와 협의해 정함.

 방송방법: 일본방송협회 및 기간방송사업자는 녹음하거나 녹화한 정견 또는 후보자신고정당

이 녹음하거나 녹화한 정견을 그대로 방송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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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0조의2(정견방송의 품위유지) 후보자·후보자신고정당·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 및 참의원명부신고

정당 등은 타인이나 다른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또는 특정한 

상품광고 기타 영업에 관한 선전을 하는 등 정견방송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됨.

나. 경력방송(공직선거법 제151조)

 주   관: 일본방송협회

 횟   수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라디오방송 10회, 텔레비전방송 1회

–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라디오방송 5회, 텔레비전방송 1회

※ 방송협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횟수를 늘리도록 노력해야 함.

 내   용: 후보자의 이름, 연령, 정당명(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경우는 후보자신고정당의 

명칭), 주요 경력

※ 일본방송협회 및 기간방송사업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텔레비전에 의한 정견방송 시 경

력방송을 실시

6 스페인

가. 선거운동을 위한 공영방송매체 이용(선거법 제60~63,67조)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연합, 연정 및 선거인단체는 공영 텔레비전 및 라디

오 방송에서 무료로 선거광고 시간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

 선거광고를 위한 무료시간 배정은 각 정당·연합 및 연정이 최근 실시된 같은 선거에서 획득했

던 총 득표수에 따름.

나. 무료 선거광고 시간배정(선거법 제64조)

 해당 매체의 방송 또는 프로그램 권역에 포함된 선거구의 75% 이상 지역에서 후보자를 내세

운 정당·연합 및 연정의 경우

– 정당·연합 및 연정: 10분

– 직전 같은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했으나 전국적으로 또는 해당 선거구 득표가 유효투표총

수 중 5%에 미치지 못한 정당·연합 및 연정: 15분

– 직전 같은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고, 전국적으로 또는 해당 선거구에서의 득표가 유효투

표총수 중 5% 이상 20% 미만인 정당·연합 및 연정: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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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같은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고, 전국적으로 또는 해당 선거구에서의 득표가 유효

투표총수 중 20% 이상인 정당·연합 및 연정: 45분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연합 및 연정이라도 직전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20% 이상 

득표했을 경우 전국 단위의 일반 프로그램 중 15분간 무료 광고 가능

 선거인단체의 경우 해당 매체의 방송 또는 프로그램 권역에 포함된 선거구의 75% 이상 지역

에서 후보자를 내세웠다면 10분간 무료 광고 가능

다. 무료 선거광고 관련 주무기관(선거법 제65조)

 중앙선거위원회는 방송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공영 방송매체의 무료 선거광고 시간을 배정하

는 주무기관 임.

 중앙선거위원회의 지휘 하에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위원회는 선거광고에 필요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임명하는 방송위원회 위원은 하원의회에서 의석을 가진 각 정당·연합 

또는 연정의 대표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자들은 하원의석 수의 비율에 따라 투표

권을 행사함.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위원회가 위의 대표자 중에서 지명함.

 중앙선거위원회는 공영 방송매체의 지역 및 시 단위의 프로그램에 관해 도선거위원회에 무료 

시간 배정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 단위의 방송위원회가 설치됨.

7 캐나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Political Broadcasts)은 등록정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거관리청장이 임명하는 방송중재인을 통해 국가가 무료로 배정해주는 방송시간이 있고 방

송시설의 재량에 따라 방송시간을 구입할 수도 있음.

가. 방송중재인(Broadcasting Arbitrator)

 방송중재인 선임(선거법 제332,333조)

– 선거관리청장은 선거일 후 90일 이내 하원 내 각 정당이 지명한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방송중재인을 임명함.

– 방송중재인은 등록정당 대표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만장일치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청장이 지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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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중재인의 임기는 선거일 6개월 후에 만료됨.

 방송중재인의 직무

– 방송중재인은 선거법 제335조에 따른 방송시간 배정을 협의하기 위해 등록정당의 대표자 

회의를 소집함(선거법 제336조).

※ 의회선거의 선거소집령 발행 시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 기간 동안 모든 방송사들은 등록정당에게 

방송법에 따른 조건에 따라 방송시설의 주요시간대 총 6시간 30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선거

법 제335조).

※ 등록정당이 회의 통지를 받은 후 방송시간의 할당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송중재인에게 서면으

로 표시하거나, 방송시간의 배정에 관한 해당 정당의 의도를 방송중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회의에 

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송시간을 배정받을 수 없음(선거법 제337조).

– 방송중재인은 선거소집령 발행 후 2일 이내에 지침서를 작성하여 캐나다 라디오-텔레비

전·통신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에 송부해야 함(선거법 제346조).

※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는 선거소집령 발행 후 4일 이내에 방송법규와 관련된 지침서를 

작성하여 방송중개인이 작성한 지침서와 함께 방송사 및 네트워크관리자에게 송부해야 함(선거법 제

347조).

  · 방송시간 배정과 그 자격요건

  · 등록정당 및 그 외 모든 정당의 방송시간 예약 절차

  · 방송사 및 네트워크 관리자들의 행위와 관련된 그 밖의 사안들

나. 방송시간 배정의 요건 및 제한(선거법 제338조)

 방송중재인은 각 등록정당이 직전 총선거에서 획득한 하원의석 비율과 득표율을 균등하게 

반영하여 방송시간을 배정해야 함. 

– 정당이 합당한 경우에는 직전 총선거에서 합당한 정당들이 확보한 전체의석수와 득표율을 

포함하여 배정해야 함.

 하나의 정당에 총 방송시간의 50%를 초과해 배정할 수 없음.

 방송국 재량으로 배정 시간 이상의 추가 방송시간을 정당에 판매할 수 있으나, 한 정당에 

대해서만 방송시간을 추가로 판매하고 다른 정당에 대해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음.

 방송규칙에 따라 방송국은 ‘정당들에 대해 동등한 여건 하에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으며, 특정 정당을 선호하여 차별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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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호 주

 호주공영방송국(ABC)은 ｢호주공영방송법｣에 따라 1932년부터 호주 전역의 ABC TV와 

ABC 지역 라디오를 통해 자격이 있는 정당들에게 무료방송시간을 부여함(공영방송법 제79A

조).12)

– 후보자 범위와 참여방법은 선거규모, 여론조사 결과 등 언론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공영

방송사가 공정하게 결정해야함(공영방송사가 선거운동기간에 정당이 선거권자에게 정책을 직

접 설명할 기회를 주어 선거 민주주의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음).

– 다만, 당사자들이 공영방송법 제79A조 및 제79B조와 ABC방송국의 지침을 준수하여 자

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함. 

– 선거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 비언어적 행동, 슬로건을 노출해서는 안 되고 공영방송 

뉴스나 시사인터뷰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해서 선거인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됨. 

– 방송내용은 정책발표(policy announcements)와 최종 정견발표(final pitch)로 하며 집

권당과 제2당은 동일한 방송시간분량(ABC TV에서 31분 30초, ABC지역라디오에서 31분 

30초)을 배분받음. 

–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의 10% 이상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5% 이상의 선거권자의 지지

를 받은 소수정당의 경우에는 정당 간 미리 합의를 통해 집권당이나 제2당 중에 어느 

방송시간에 함께 할지 결정함. 

12) ABC. ‘Election Coverage Review Committee(ECRC).’
https://about.abc.net.au/how-the-abc-is-run/what-guides-us/election-coverage-review-committee
-ecrc/ (검색일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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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배정방법 근거규정

한 국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할 수 있
음.

∙ 한국방송공사는 선거기간 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해 후보자마
다 매회 2분 이내에서 후보자의 경력을 알리기 위한 방송을 해야 함

공직선거법 제72,73조

영 국 ∙ 방송협회(The Broadcaster’s Liaison Group)에서 각 정당에 배정
1983 국민대표법

제93조

미 국 ∙ 규정 없음. –
프랑스

∙ 의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을 대상으로 시청각최고위원회(Le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가 각 정당에 배정

선거법
제167-1조

독 일 ∙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방송관련 비용을 보전 받음.
방송국가협정 
제42조제2항

일 본 ∙ 선거에 참여한 정당·무소속후보자는 정견방송과 경력방송을 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제150,151조

스페인
∙ 선거에 참여한 정당·연정·연합 및 선거인단체의 최근 선거의 총 득표수에 따라 

방송시간 배정
선거법 

제61,64,65,67조

스웨덴 ∙ 규정 없음. –
스위스

∙ 규정 없음.
 ※ 방송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

 라디오·텔레비전에 
관한 연방법 제10조

캐나다
∙ 각 정당의 하원의석수와 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정 
 - 각 정당의 출마 후보자 수에 따라 추가 방송시간 배정

선거법 제338조

호 주
∙ 호주공영방송국(ABC)이 방송시간 배정
 - 두 개의 주요 정당에게는 동일 시간 배정
 - 소수당은 득표율에 따라 배정

공영방송법 제79A조

오스트리아 ∙ 규정 없음. –

벨기에
∙ 세 개의 언어권별 규정에서 공영방송이 무료방송시간을 제공해야 함을 의무화

하고 있음.
 - 공영방송사는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방송시간을 배정

선거비용제한법 
제4조제3항

칠 레

∙ 전국텔레비전위원회(National Television Council)가 이전 선거 득표수를 
기준으로 배정함.

 – 이전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가장 적은 득표수를 
가진 정당과 동일한 시간을 배정 

선거법 제32조

체 코
∙ 모든 정당에 동일한 방송시간(14시간) 배정
 ※ 선거일 10일 전부터 선거일 48시간 전까지 방송가능

선거법 제16조제8항

덴마크
∙ 규정 없음.
 ※ 선거기간 동안 텔레비전에서 정치적인 내용의 광고는 금지 

라디오·텔레비전 
운영법 제76조제4항

에스토니아 ∙ 규정 없음. -

핀란드
∙ 공영방송사는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함.
정당법 제10조

<표 6-5> OECD국가의 무료 방송시간 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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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Broadcasting Authority of Ireland. ‘Rule 27 Guidelines.’
https://www.bai.ie/en/media/sites/2/dlm_uploads/2018/09/Rule27_ElectionGuide_vFinal_English.p
df (검색일 2022.8.16.)

국가명 배정방법 근거규정

그리스
∙ Inter-party Committee of Elections와 National Council for Radio 

and Television의 의견을 받아 내무부, 행정지방분권부, 언론대중매체부의 
장관이 공동으로 비례평등의 원칙에 따라 방송시간을 배정하여 관보에 게재

의회선거법 제48조
정당자금지원법 
제10조제1항

헝가리 ∙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에 동일한 방송시간 배정
선거절차법 

제147조제1항

아이슬란드
∙ 모든 후보와 정당에 동일한 방송시간 배정

– 전국단일선거구에 등록하지 않은 후보자는 등록한 선거구 수에 비례해 방송
시간 배정 

공익을 위한 국영방송, 
대중매체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아일랜드

∙ 방송사는 정당에 불공정한 방송시간을 할당할 수 없음.
– 2021년 선거 시 공영방송사(RTE)는 의석이 있는 정당과 7명 이상의 후보

를 등록한 신규정당에 방송시간을 제공하기로 결정
– TV토론 참여기준은 마지막 선거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
※ 방송매체의 정치광고는 선거기간에만 허용됨. 

방송법 제39조제2항
 BAI Rule 27 

제10조13)

이스라엘
∙ 모든 정당에 동일한 방송시간 배정(라디오 15분, TV 7분)

– 다만,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추가 배정(의석 당 라디오 추가 4분, TV 추가 
2분)

선거운동법 
제15,15a조

이탈리아 ∙ 모든 정당에 동일한 방송시간 배정
선거미디어법 제1조 

통합방송법 제6조제2항

라트비아
∙ 모든 정당에 동일한 방송시간 배정[공영방송사(Latvijas Televīzija and 

Latvijas Radio), 40분]
∙ 각 후보자들에 동일한 방송시간 배정(5분간 4회)

선거운동법 
제7조

리투아니아

∙ 공영 방송사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조건과 요금으로 정치광고를 제공해야
함. 

∙ 선거위원회는 텔레비전, 라디오 및 인터넷을 통해 특별 선거운동 전문방송을 
무료제공
– 비례대표후보자는 전국 방송 프로그램, 지역구 대표후보자는 지역 방송프로

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 수는 선거위원회가 결정

선거법
제96,99조

룩셈부르크
∙ 규정 없음.
 ※ 선거 전 정당과 언론사 간의 합의를 통해 무료방송 시간을 배정 

-

멕시코
∙ 방송시간의 30%는 모든 정당에 동일하게 배정
∙ 70%는 이전 선거 결과(득표율)를 기준으로 배정

선거법 제167조

네덜란드
∙ 지난 총선에서 1석 이상 획득 정당에 동일한 방송시간 배정

–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추가 배정
미디어법 

제6조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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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배정방법 근거규정

뉴질랜드
∙ 무료방송이나 인쇄물이 정당에 배정되지는 않으나 유료방송비용을 선거위원회

가 할당한 선거운동지원금으로 지불할 수는 있음.
방송법 제70,79조

노르웨이
∙ 규정 없음(방송사들 자체 규정을 통해 배정).

※ 방송에서의 유료정치광고 금지
방송법 제3–1조

폴란드

∙ 전국방송 - 절반 이상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에 배정하며, 선거법에 
규정된 전국방송시간을 균등하게 배분

∙ 지역방송 - 하나 이상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에 배정하며, 선거법에 
규정된 지역방송시간을 등록 후보자명부 수에 비례해 배정

선거법 
제252,253조

포르투갈
∙ 전국방송 - 총 선거구 중 25% 이상의 선거구에 총 후보자 수 25% 이상의 

후보자 수를 등록한 정당에 비례방식으로 배정
∙ 지역방송 -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등록한 정당 간에 균등하게 배정

의회선거법 
제63조제1항

슬로바키아
∙ 규정 없음.

※ 방송을 통한 모든 선거광고는 유료임. 유료방송 할당 기준과 방송사의 최대 
송출시간 제한 규정은 선거법에 있음.

선거운동법 
제10,12조

슬로베니아
∙ 의석이 있는 정당에 동일하게 방송시간 배정
∙ 총 방송시간의 1/3은 의석이 없는 정당에게 동등하게 배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법 
제12조

튀르키예

∙ 선거에 참여한 정당에게 배정
– 선거일 7일 전부터 전일 18시까지 방송가능, 첫날과 마지막 날 각 정당에 

10분씩 배정
∙ 정당 규모에 따라 추가 배정

– 의회 내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 10분 추가, 집권당 20분 또는 15분 추가 

선거기본법
제52조

 출처: OSCE 국가별 의회선거보고서 중 ‘Media’ 참조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 (검색일 20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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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집회 이용 선거운동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관리기관의 허가나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한 경우(영국, 프랑스)도 
있지만, 선거법 등에 자세히 절차를 규정해 놓고 사전신고제로 운영하는 국가(일본, 스페인)도 있음.

미국과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는 선거법에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1 영 국

 의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공개집회(선거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거기간 중(선

거소집령 수령 이후 선거일까지의 기간) 학교시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1983년 국민대표

법 제95조).

– 다만, 냉난방, 청소, 전기 등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원상태로 복구해야 함.

– 후보자는 불법집회가 아닌 한 횟수에 제한 없이 옥내·옥외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공개집

회를 개최할 수 있음.

2 프랑스

 선거운동 관련 집회는 ｢1881년 6월 30일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과 ｢1907년 3월 28일 

공공집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집회와 마찬가지로 집회의 자유가 있으며, 사전 신고 없

이 할 수 있음(선거법 제47조).

3 독 일

가. 공개집회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이나 집회는 ｢집회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집회 전 48시간 전에 

신고해야 함.

 신고내용은 주최자, 책임대표자, 일시, 장소, 주제, 집회 시 사용도구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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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리유세

 거리유세 등은 일반적인 ｢집회법｣에 따라 규율

– 거리의 유세부스(정보제공대)는 최대 8m²(구시가지의 보행자 전용구역에서는 최대 6m²)

– 시간은 최대 4시간, 참여인원은 최대 10명

– 허가 신고는 늦어도 선거운동 2주 전까지는 이루어져야 함.

다. 확성기 사용(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14)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4주 전부터 허용되며 선거일에는 허용되지 않음.

– 공공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교통량이 많거나 주요 교차로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됨.

– 주거지역에서는 22시부터 7시까지, 13시부터 15시까지 확성기 이용 금지

– 소음을 줄이기 위해 악기나 음악 장비는 가능한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해야 함.

4 일 본

가. 개인연설회 등

 주    체(공직선거법 제161조의2) 

– 개인연설회: 해당 후보자가 개최

– 정당연설회: 후보자 신고정당이 개최

– 정당 등 연설회: 중의원명부 신고정당이 개최

 신    청: 개최일 전 2일까지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공직선거법 제163조)

 공영시설의 무료사용: 후보자 1명에 대하여 동일 시설마다 1회에 한함(공직선거법 제164조).

 입간판 또는 간판류(공직선거법 제164조의2)

– 후보자: 해당 선거마다 총 5개

– 후보자 신고정당: 도도부현마다 2개에 후보자신고정당의 후보자 수를 곱한 수

14) RECHT.NRW.DE bestens informiert. 2022.6.29. 「Lautsprecher-und Plakatwerbung aus Anlass von 
Wahlen, Volksbegehren und Volksentscheiden in Nordrhein-Westfalen(Wahlwerbungserlass) 
[(Loudspeaker and poster advertising on the occasion of elections, referendums and referendums 
in North Rhine-Westphalia(election advertising decree)]」 2.2.2
https://recht.nrw.de/lmi/owa/br_bes_text?anw_nr=1&gld_nr=9&ugl_nr=922&bes_id=48291&val=482
91&ver=7&sg=0&aufgehoben=N&menu=1 (검색일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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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의원명부 신고정당: 선거구마다 8개 이내

이 경우 정당연설회장 앞에 게시하는 입간판·간판류는 선거구마다 총 2개 이내로 함.

※ 공탁금 반환요건을 충족한 자는 간판류 등을 무료로 제작할 수 있음.

나. 가두연설

 자동차 또는 선박 등이 정지된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붙여 선거운동을 

위한 가두연설을 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164조의5).

– 표지는 후보자 1명당 1매, 참의원비례대표선거 6매, 중의원비례대표선거명부 신고정당의 

명부와 관계된 선거구 내 의원 정수만큼

 후보자 1명당(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는 참의원명부등재자 1명에 대하여 연설을 하는 장소마다) 

15명 이내(운전자 미포함)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며, 완장을 착용해야 함(공직선거법 제164조의7).

※ 개인연설회 등 가두연설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녹음기를 사용해 연설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164조의4).

5 스페인

 선거운동 관련 집회(선거법 제54조)

– 선거운동 관련 집회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법의 적용을 받음.

– 중앙선거위원회 해석기준의 통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도선거위원회가 관리함.

–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정부당국이 관리·감독하며, 관할 선거위원회는 소집 사실이 통보된 

집회에 대해 당국에 통지해야 함.

– 시청은 선거운동 관련 집회를 위해 무료 공공시설 및 장소를 예약해야 함. 



제6장 선거운동 ∙   365

제6절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인터넷이 선거운동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로 아직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한 개별 
법률 규정을 제정한 국가를 찾기는 힘듦. 다만, 인터넷을 방송이나 인쇄매체에 편입시켜 이로 인한 위반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 규정을 폭넓게 적용해 해석하고 있음.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의 경우 선거법에 관련 규정 없음.

1 영 국

 디지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고, 여기에 쏟아 붓는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증가하고 있지만 누가 돈을 내는지 분명한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달리 온라인 선거운

동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15)

 이에 선거위원회는 디지털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에 대한 권고를 정부

에 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기업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

– 모든 디지털 선거광고(digital election ads)에 누가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 

보고해야 함.

– 소셜 미디어 기업(social media companies)은 정치광고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이 밖에 선거운동 및 보도 등과 관련하여 상대후보자의 비방 또는 언어폭력에 대해 일반적 

사회법인 ｢명예훼손법(Defamation law)｣ 또는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을 적용하

고 있음.

2 미 국

 1970년대에는 후보자와 정당들은 주로 TV를 통하여 정책을 선전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보다 

소극적인 소통을 시도하였으나,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시대에서는 TV광고를 넘어서 보다 많

15) The Electoral Commission. ‘Transparent digital campaigning.’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who-we-are-and-what-we-do/changing-electoral-law/tra
nsparent-digital-campaigning (검색일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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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들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인터넷 및 디지털 기반의 

대중 커뮤니케이션 형식의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보다 저렴하고 쉬운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16)

– 이미 새롭고 많은 형태의 뉴미디어가 선거권자 등에게 투표영향, 자원봉사 참여 및 정치

자금 기부금 모금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뉴미디어의 편의성과 접근성은 오늘날

의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연방선거운동법상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연방선거위원회는 

2001년 10월 ‘인터넷상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을 공표하면서 인터넷상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와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인터넷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17)

– 개인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법상 기부나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등록, 보고 등 법상 제약이 없음(CFR 100.94, 100.155).

– 다만,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에 광고를 실으면 연방선거운동관계법상 ‘일

반적인 대중정치광고(general public political advertising)‘의 일종으로 여겨져 대중홍

보(public communications)에 해당되어 기부 또는 지출, 보고규정의 제한을 받게 됨

(CFR 100.26).18)

 이외에도 선거를 비롯한 정치활동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정치광고(political 

advertising)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19)

– 연방차원에서는 2017년 에이미 클로버샤(Amy Kobuchar) 상원의원 등이 인터넷 광고도 

라디오나 TV광고와 동일한 규제를 하고, 광고구매자들이 누구인지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직한 광고법(Honest Ads Act)’를 발의했으나 통과하지는 못함.

16) study.com. ‘Media’s Influence on the Public’s Political Attitudes.’
https://study.com/academy/lesson/medias-influence-on-the-publics-political-attitudes.html (검색일 
2022.6.30.)

17)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과 질의응답(Advisory Opinion: AO)을 통해 규제
    – CFR: 연방행정부가 발한 행정명령을 집대성한 것으로 규정집의 각 권은 매년 갱신되고 있음.  제11편제1장에 연방

선거위원회 규정들이 있음.
    – AO: 연방선거위원회의 선거자금법에 대한 상황별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응답 운영

18) 이전까지 연방선거위원회는 대중홍보에 인터넷 유료광고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2004년 9월 연방항소법원이 Shays 
v. FEC 사건에 대해 연방선거위원회의 규정을 무효화 함으로써, 관련규정을 개정해 2006년 5월 12일부터 인터넷 
유료광고도 규제대상에 포함.

19) 국회입법조사처. 조서연. 2021.12.6.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규제-미국 각주 법령 개정 현황을 중심으로.’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63&brdSeq=37090 (검색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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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음.20)

주 연도 법안 및 현황 내용

캘리포니아 2018
하원발의 2188

시행중

기존의 「공개법(Disclosure Act)」의 공개규정을 온라인 플

랫폼까지 확장한「소셜미디어공개법(Social Media 

Disclose Act)」을 통해 온라인 정치광고의 경우 주요 자금

원 세 곳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하이퍼링크를 포함해야 함.

메릴랜드 2018

하원발의 981 

상원발의 875

부분적으로 

시행중

「온라인 선거운동의 투명성 및 책임에 관한 법(Online 

Electioneering Trasparency and Accountability 

Act)」을 통해 ‘선거운동자료’에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자료를 

포함시키고 디지털 정치광고에 대한 ‘책임자’규정을 신설함.

또한 매달 10만명 이상의 방문자를 보유한 플랫폼은 디지털 

광고구매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적으로 접근가능하게 하고, 

뉴스 매체들은 광고주체, 배포날짜와 시각, 광고대상에 대한 

정보를 공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함.

뉴욕 2018
하원발의 9930

시행중

「민주주의 보호법(Democracy Protection Act)」을 통해 

인터넷 및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디지털 

선거운동광고에 대한 보고 및 책임 규정을 신설하며, 독립비

용지출위원회과 온라인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매체에 광고 

판매 기록을 유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버지니아 2020
하원발의 849

시행중

온라인 정치선거광고도 인쇄물이나 TV, 라디오광고와 같이 

비용 공개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들이 정치광

고의 광고주들을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도록 함. 

워싱턴 2018
하원발의 293 

시행중

주의 공개 규정에 디지털 정치광고에 대한 비용공개 규정을 추

가하고, 광고주들에 대한 공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기록함.

※ 이외에도 코네티컷, 아이다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입법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상태임.

3 프랑스

 프랑스에서 정당과 정치인들은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토론사이트 등)을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상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 관련 기존 법률 내에서 후원금 모집, 인터넷 배너광고, 뉴스레터 

발송 등 다양한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의 활용에 대한 법규의 체계화는 미흡한 실정이나 프랑스는 방송법상 

인터넷을 영상커뮤니케이션매체와 인쇄매체의 중간범주로 분류하고, 선거기간을 전후하여 민

감한 시기에는 라디오 및 TV와 같은 방송물을 취급하는 법률을 적용함.

20) NCSL. 2020.8.31. ‘Digital Political Ads.’
https://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digital-political-ads.aspx (검색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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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인터넷 선거운동 관련 규제가 선거관리 현실상 불가피한 경우 기존 선거 관련 법규 

내에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기존 법률을 활용 및 재해석함.

– 정당 및 정치인의 인터넷 활용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다른 홍보수단들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선거운동 종료 이후인 선거일 전일 오전 0시 이후부터 선거운동관련 내용은 

인터넷에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말아야 하며(선거법 제49조 적용), 이 시간이 후 인터넷상

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됨(선거법 제52-2조 적용).

– 또한 인터넷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든 비용(홈페이지, 블로그 등 운영을 위한 서버, 도메인, 

운영인력 비용 등)은 후보자 측의 단일화된 선거운동 회계계정을 통해 지출되어야 하며 이

는 차후 선거위원회에 신고되는 선거운동 총 비용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2018.11.20. 공포된 「정보조작 대처법」에 따라 선거법21)에도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22)

  ① 온라인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투명한 정보 제공 의무(선거법 제163-1조)

– 적용기간: 총선거일이 속한 달의 첫 번째 날 3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 적용주체: 프랑스 영토 내 접속자 수가 특정치를 초과하는 온라인포털사이트 운영자

– 의무부과 내용

 ∙ 공적 토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얻은 (광고)수익 산정에 대한 올바르고 

투명한 정보 제공

 ∙ 공적 토론과 관련된 정보 중 개인정보에 대한 투명성

 ∙ 특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정보 제공 대가로 얻은 수익 공개

– 위반 시 1년의 징역,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112조).

  ② 온라인상 허위정보의 배포에 대한 판사의 중지 권한(선거법 제163-2조)

– 적용기간: 총선거일이 속한 달의 첫 번째 날 3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 적용대상: 투표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주장, 비난이 고의적이

며, 대규모로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경우

21) 프랑스 선거법은 2018.12.24.자로 개정

22) 진민정. 2018. ‘프랑스 언론법과 최근 입법 동향.’ 언론중재위원회 해외언론법제 연구보고서. 제2호-02. p.156.
https://www.pac.or.kr/kor/pages/?p=66&magazine=M02&cate=EM03&nPage=1&idx=962&m=view&f
=&s= (검색일 2022.5.31.)
slownews. 2018.11.21.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 결국 통과되다.’
http://slownews.kr/71699 (검색일 2022.6.30.)  
세계법제정보센터. 2018.7.18. ‘프랑스 하원, 가짜뉴스방지법 채택.’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6973&AST_SEQ=108&ETC= (검
색일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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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내용

 ∙ 판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모든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신뢰회복을 명

하거나 유포 중지를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명함.

 ∙ 정보의 진실성과 관련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제기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진

실성 여부를 파악한 뒤 삭제 명령을 내려야 함.

4 독 일

 독일은 인터넷 선거운동뿐 아니라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방법 및 종류, 선거운동 비용 제한 

등을 규율하는 법 규정이 없음.

 독일의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에서 공정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반론보도청구권을 

보호함으로써 인터넷을 비롯한 유사방송매체도 방송매체와 인쇄매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

음.

 이에 따라 방송매체와 인쇄매체에 적용되는 규제조항은 유사방송매체의 특수성과 관련된 부

분을 제외하고 모두 유효하게 적용됨.

 뉴미디어(인터넷·SNS·페이스북·트위터 등)와 관련해 전달 방식 또는 수단의 특성에 기초해 보

호 또는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전달되는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기본

권인 의사표현의 자유에 기초하여 보호됨.

 인터넷을 사용한 정당의 홍보활동 및 선거운동은 이미 10년이 넘어 이제는 일반적이 되었으

며, 상시적인 정당의 정책홍보, 활동보고 및 업무관련 자료배포 등에 이용되고 있음.23)

 각 정당은 정당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당은 물론 각 주, 도시, 지역구 등 각 정당 

조직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선거운동 역시 이러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당 소식

지나 일상적인 활동보고 이외에도 정당의 공약집, 당선 정당의 경우에는 집권 후 계획 등도 

정당의 각 조직단계 별 홈페이지를 통해 접할 수 있음.

 정당 및 각 정부조직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한 법적인 규제는 없으며 자율적으로 운영

되고 있음.

– 다만, 최근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규제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음.

23) Konrad Adenauer. 2013.6. Stiftung. Andreas Jungherr, Harald Schoen. ‘Das Internet in Wahlkämpfen 
(The Internet in Election Campaigns)’. 
https://www.kas.de/c/document_library/get_file?uuid=0752820f-12ef-0dc8-c8d8-6bafbcc3e5b6&gr
oupId=252038 (검색일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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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6-1 독일의 ｢소셜네트워크규제법｣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Act to Improve Enforcement of the Law 
in Social Networks: Network Enforcement Act)」

∙ 배 경: 2015년 말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 주도로 SNS 기업들에 자발적으로 가짜뉴스를 삭제하도록 유도했으
나 준수되지 않았고, 2017년 총선 과정 중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비난과 혐오 여론이 
SNS를 중심으로 형성돼 극우정당의 탄생으로 이어지자 정부 차원의 강력한 법적 규제를 신설함.  
※ 독일은 유대인 대학살 등에 대한 반성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에 대해 

가장 강력히 대처하는 나라 중의 하나임. 
∙ 내 용: 가짜뉴스나 테러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명백하게 위법한 콘텐츠’는 24시

간 이내에,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닐 경우’는 7일의 시간을 주어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해당 기업에 최대 5,000만 유로(약 640억 원)의 벌금을 부과

∙ 시행일: 2017.10.1. 공포 및 시행(2018.1.1.부터 벌금 부과)24)

5 일 본

가. 웹사이트 등을 이용한 문서·도화의 배포(공직선거법 제142조의3)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문서·도화는 웹사이트 등을 이용해 배포할 수 있음.

 위의 문서·도화는 선거일에 수신자가 사용하는 통신단말기에 표시된 상태로 둘 수 있음.

 웹사이트 등을 이용해 문서·도화를 배포하는 자는 배포자의 전자메일주소 등과 같이 배포자

와 연락이 가능한 정보를 해당 문서·도화와 관련된 전기통신을 수신하는 자가 사용하는 통신

단말기기의 화면에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해야 함.

나. 전자메일을 이용한 문서·도화의 배포(공직선거법 제142조의4)

 전자메일을 이용해 문서·도화를 배포하는 경우 선거운동용 전자메일을 이용해야 함.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명부등재자가 전자메일을 이용해 문서·도화를 배포하는 경우 

해당 명부 신고정당 또는 정치단체가 배포하는 것으로 간주함.

 선거운동용 전자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① 선거운동용 전자메일을 알리는 요지

② 송신자의 이름 또는 명칭

24) 세계법제정보센터. 2019.9.9. ‘독일, 페이스북 “가짜뉴스방지” 법률 위반 판결.’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
=10&searchNtnlCls=4&searchNtnl=DE&pageIndex=1&CTS_SEQ=48420&AST_SEQ=72&ETC=8 (검색일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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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거운동용 전자메일 수신자가 메일 수신 거부의사를 송신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는 취지

④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통지할 전자메일주소 그 외의 통지처

다. 인터넷 등을 이용해 낙선 목적의 문서·도화를 배포하는 자의 표시의무(공직선거법 제

142조의5)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웹사이트 등을 이용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문서·도화를 배포하는 자는 전자메일주소 등이 해당 문서·도화와 관련된 전기통신을 

수신하는 자가 사용하는 통신단말기기의 화면에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해야 함.

 선거기일 공시 또는 고시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전자메일을 이용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문서·도화를 배포하는 자는 메일주소 및 이름 또는 명칭을 올바르게 표시해야 함.

라. 인터넷을 이용한 문서·도화 게재(공직선거법 제142조의6)

 참의원의원선거 후보자신고정당 및 참의원명부 신고정당, 중의원선거 중의원명부 신고정당 

및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문서·도화

를 유료로 게재할 수 있음.

마. 선거에 관한 인터넷 등의 적정한 이용(공직선거법 제142조의7)

 후보자에 대해 악질적인 비방 등, 표현의 자유를 남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인터

넷의 적절한 이용에 힘써야 함.

6 스페인

 선거운동 관련 기술매체와 개인정보 활용(선거법 제58조의2)

– 정당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정치적 의견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적절한 보

장을 제공할 때만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이 정보는 선거운동기간동안 선거운동과 관련된 목적으로 제한되며 제3자와의 공유를 금지함. 위반 

시 2천만 유로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25)

25) 정당의 개인정보활용) 2019년 3월 스페인 데이터보호국(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AEPD)은 
일정 기간의 공개 협의를 거친 후 정치적 견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 및 선거의 분배와 관련하여 정당이 
실시한 선거운동의 합법성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는 회람을 출판함. 
PI. 2019.4.18. ‘Spanish elections under the new data protection law: use of personal data by political parties?’
https://privacyinternational.org/node/2821 (검색일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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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연정 및 선거인단체는 선거기간 동안 웹사이트와 공개된 정보를 통해 입수한 개인

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음. 

– 전자매체·메신저를 이용한 선거광고 전송이나, SNS 또는 비슷한 매체를 통한 선거광고 

계약은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되지 않음. 

– 수신인에게 간단하게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7 캐나다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s)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직·간접적으로 사이버 광고 공간

을 아래 대상자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함(선거법 제325조의1).

– 등록정당이나 적격정당, 정당연합

– 후보자 당내경선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후보자,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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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호별방문 선거운동

1 호별방문 가능 국가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경우 선거운동에서 호별방문에 대한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음.

 캐나다 선거법(선거법 제81조)26) 

– 후보자는 아파트 호별방문 또는 다세대 주거건물 공용구역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아파트(apartment, condominium), 외부인출입제한 주택지(gated community), 다세

대 주거건물(multiple-residence)을 관리하는 자는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후보자와 그의 대리인의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방해해서

는 안 됨.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공동구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됨.

∙ 다만, 호별방문 및 선거운동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인 안정을 침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건물, 대지,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됨. 다만, 그 

장소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공안전에 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6) Elections Canada. 2021.7. ‘Interpretation Note - Canvassing and Campaigning in Residential Areas 
and Public Places.’
https://www.elections.ca/res/gui/app/2021-03/2021-03_e.pdf (검색일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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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별방문 금지 국가

 일본(공직선거법 제138조)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거나 또는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호별

방문을 할 수 없음.

–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연설회의 개최나 연설을 하는 것을 고지하

는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을 말하고 다니는 행위

는 호별방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다만, 면대면 선거운동은 허용됨.

※ 백화점, 전철, 버스 안, 혹은 도로 등에서 우연히 지인 등을 만났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말하며, 법률상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독려도 할 수 있음.

 룩셈부르크(선거법 제95조)

– 누구든지, 언제나 선거를 목적으로 호별방문을 할 수 없음. 

– 위반 시 벌금 500~5,000유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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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주요 선거운동방법 관련규정

한 국
∙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고공약서, 현수막, 어깨띠 등 소품,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

연설, 경력방송,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

공직선거법
제7장

영 국

∙ 포스터, 전단, 호별방문, 선거인사문 송부, 스티커, 신문광고 등 선거운동방법에 
제한 없음.

∙ 정당에 의한 정책 위주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 의한 선거운동
∙ 신문·잡지 등은 자유롭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할 수 있음. 

1983년 
국민대표법

제91조

미 국
∙ 포스터, 가정배달 우편물, 광고전단, 안내 팸플릿, 스티커, 정당기관지, 신문광고, 

방송광고, 전화 및 PC이용선전, 호별방문, 좌담·연설회, 광고게시판 등 선거운동방
법에 제한 없음.

–

독 일
∙ 선거운동에 대해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선거운동 가능
∙ 신문광고, 벽보첩부, 선전물, 공개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프랑스

∙ 선전벽보, 집회고지벽보, 회람장, 투표용지송부, 방송연설(TV, 라디오), 선거집회 전
단 등

∙ 정당 및 정치단체는 라디오·TV 등 공공방송을 통해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 가능

∙ 법에 규정된 벽보판에는 개인용 포스터 게시가 가능하며, 벽보·전단 홍보물은 
인쇄자의 주소·이름을 기재하여 배부할 수 있음.

선거법
제51조

일 본
∙ 통상엽서, 선거운동용 전단(2종 이내), 포스터, 문서·도화의 게시, 신문광고(5회 이

내), 정견방송, 경력방송, 개인연설회, 가두연설, 선거공보, 공개장소방문, 전화 등의 
선거운동방법이 가능함.

공직선거법
제13장

스페인
∙ 대중집회, 현수막, 벽보설치, 선거비용의 20% 내에서 민간소유의 정기간행인쇄물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선거운동 가능
∙ 선거운동을 위해 공영방송매체 무료 이용이 가능함.

선거법
제54,58,64조

스웨덴
∙ 선거운동에 대해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선거운동 가능
∙ 선거벽보, 선전물, 호별방문, 대중집회, 라디오·TV토론, 인터넷, 소셜미디어(페이스

북, 트위터, 블로그 등) 등을 이용한 다양한 선거운동 가능
–

스위스 ∙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캐나다
∙ 포스터, 전단, 가두배포물, 라디오·TV방송, 선거집회, 간판, 현수막 등 선거운동방법 

제한 없음(제81조는 아파트 호별방문 또는 다세대주거단지 공동구역에서의 선거운
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선거법
제81조, 

제325조의1

호 주

∙ 선거광고, 전단, 팸플릿 및 선거표지(신문광고에 의한 고지와는 성격이 다름), 비디오 
영상물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매체
의 변화에 따라 전화, 문자메시지, 보이스콜(bulk voice call), robocall 등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이 활용되고 있음.

–

오스트리아
∙ TV토론, 인쇄매체광고, 간판 및 선거벽보, 가두 배포물, 호별 방문, 온라인과 소셜미

디어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이 넓게 허용 
–

벨기에
∙ 신문, TV 및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정치적 논고, 공공방송에서의 토론, 인쇄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선전, 선거권자들과의 만남, 호별방문을 통한 유세활동 등
–

<표 6-6> OECD국가의 선거운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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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주요 선거운동방법 관련규정

칠 레

∙ 신문광고, 라디오, TV, 사진, 시청각 미디어, 유인물, 선거벽보, 현수막, 소셜네트워
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가능

∙ 공원, 공공장소에서 선거운동 가능
∙ 공공장소에 2m²를 초과하는 대형 부착물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
∙ 영화관 등에서의 선거운동, 항공기를 사용한 선거운동 금지
∙ 대형 홍보물(6m² 이하)의 게시는 사유지에서 소유자의 동의하에 가능함. 

– 각 정당 및 후보자는 각 지역에서 최대 5개의 주요 장소를 결정해 게시할 수 있음.

선거법
제31,32,35,

36조

체 코

∙ 미디어나 대형 광고판을 사용한 선거운동 또는 다른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불리한 
메시지의 선전인 경우 의뢰인 및 제작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함.

∙ 정당, 연합은 선거운동 시 이름, 정당약칭을 표시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성, 이름을 표시

∙ 지방자치단체는 선거벽보를 게시할 장소를 무료로 제공함.
∙ 도시 지역에서는 벽보, 게시판을 통한 캠페인이, 작은 지역에서는 호별방문, 개별유

세 등이 선호됨. 소셜네트워크와 유료광고의 활용도 높음.
∙ 선거운동에 참여를 원하는 제3자(자연인 또는 법인)는  등록을 통해 가능

선거법
제16조제4,6항

덴마크

∙ 텔레비전을 통한 정치광고는 선거기간 동안 금지됨. 
∙ 신문은 가능하며, 온라인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선거권자와 직접적인 의사소

통이 강조됨.
∙ 선거홍보물 게시에 관한 요건을 제외하고 규제가 많지 않음.

선거법 제50조, 
라디오·텔레비전 

운영법 
제76조제4항

에스토니아
∙ TV, 라디오, 온라인, 옥외광고, 신문광고, 선전물 등
∙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은 없음

정당법 
제12¹조제9항

핀란드
∙ 신문, 무료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통한 홍보, 

옥외광고, 자체 발행한 선거홍보물, 기타 인쇄물을 통한 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공공
장소에서 연설, 토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선거자금법
제6조제3항

그리스
∙ 옥외광고, TV·라디오 광고, TV·라디오 토론 프로그램 출연, 소셜미디어, 배너, 포스

터 및 기타 판촉물 및 홍보자료 게시, 선거공보 배포, 선거사무실 설치, 선거연설
의회선거법
제44,45조

헝가리
∙ 선거벽보, 스티커 등 인쇄물 첩부, 거리유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직접 홍보, 

TV나 극장에서의 선거광고, 인터넷 미디어의 활용, 선거집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선거절차법 
제140~149조

아이슬란드
∙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거리를 다니며 선거권자를 만

나는 등의 유세활동과 호별방문, 방송, 인쇄매체 및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한 선거운
동 가능 

–

아일랜드
∙ 호별방문, 신문 및 온라인 광고, 벽보, TV·라디오 토론 등의 다양한 선거운동방법 

가능
–

이스라엘

∙ 선거벽보, 전단, 우편, 신문광고, 옥외광고물, 집회, 라디오·TV 등의 수단을 사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운동법에서 정한 규칙과 기한을 따라야 함.

∙ 방송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14일 전부터, 우편방식을 통한 홍보는 42일 전
부터 가능

선거운동법
제2a~c,5,7,10,

12,15,15a,
16a~d조

이탈리아
∙ 텔레비전과 소셜미디어가 주요 선거운동방법으로 활용되고, 호별방문․선거권자와의 

소규모 미팅 등을 통한 선거운동, 게시판이나 벽보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가능

선거선전법 
제1,3조

상·하원의원
선거운동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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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주요 선거운동방법 관련규정

라트비아
∙ TV, 라디오, 온라인 매스미디어, 인터넷, 공공장소, 옥외광고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

동 가능
선거운동법
제2~6장

리투아니아

∙ 헌법과 선거법, 도덕성, 공정성 등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다양한 형태와 방식(비디오, 
오디오, 인쇄물, 공공장소․건물․차량 등을 이용한 옥외광고 이용)으로 선거운동 가능

∙ 공영 방송사는 동일한 조건과 요금으로 정치광고를 제공해야 하며 특별 선거운동 전
문방송을 무료제공

∙ 선거권자와의 개별 만남, 공공장소의 선거운동천막설치, 토론참여, 온라인 광고 등의 
방법을 활용

선거법 
제95~99조

룩셈부르크

∙ 집회, 벽보,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선거운동 등 전통적인 방법도 사용되지만 인터넷
과 소셜미디어를 주로 활용

∙ 정당과 방송사는 선거전에 TV․라디오 방송시간과 토론의 형식, 횟수, 시간대 등을 
합의함.

–

멕시코
∙ 공공장소 집회, 가두행진, 대중연설, 전단배포, 사진자료, 녹화물, 프로젝터 등을 사

용한 선거운동
∙ 라디오․텔레비전 등의 미디어와 인쇄물을 통한 광고

연방선거법
제242,243조

네덜란드
∙ 선거운동에 대해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선거운동
∙ TV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호별방문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등  

–

뉴질랜드

∙ 선거법상 선거운동은(election advertisement) 선거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는 모든 수단으로 정의되어 있음.

∙ 신문, 벽보, 게시판, 인쇄물, 옥외광고, TV, 라디오, 인터넷, 기타 전자 매체 등을 
통한 선거운동으로 광범위하게 허용

∙ 선거위원회에 선거운동의 정의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음.

선거법 
제3A조, 
제204I조

노르웨이
∙ 선거운동에 대해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선거운동 가능
∙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선거운동 보다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광고 등을 활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이 강조됨.
–

폴란드
∙ 선거벽보, 전단지, 집회, 가두행진, 연설, TV, 라디오, 후보자토론회, SNS 등을활용

한 선거운동 가능
선거법

제110,117조

포르투갈

∙ 선거법은 자유로운 선거활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중립성과 형평성, 표현과 정보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규정
∙ 방송, 선거벽보, 옥외·옥내 집회, 가두연설, TV토론, 소셜네트워크 등
∙ 정당에 무료로 할당된 방송시간, 공연장은 정당 간 교환해 사용할 수 있음.

의회선거법
제53~67조

슬로바키아 ∙ 광고, TV, 라디오, 후보자토론회, 선거벽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
선거운동법

제10,12,13,
16조

슬로베니아
∙ TV, 라디오, 인터넷 게시물, 온라인 네트워크, 대중집회, 포스터, 전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법 
제1조제5항

튀르키예
∙ 집회, 벽보, 현수막, 깃발, 선거운동부스, 확성기 차량 등이 사용되며 시청각 이미지

가 포함된 홍보물, 전단지, CD, DVD 등을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음.
∙ 무료 방송시간이 할당되며 유료 광고도 허용됨.

선거기본법
제49~66조

 출처: OSCE 국가별 의회선거보고서 중 ‘ELECTION CAMPAIGN’ 참조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 (검색일 20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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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일 선거운동 제한·금지

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선진국가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나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총선거비용 통제를 통해 선거공정성을 확보

반면, 프랑스는 선거운동기간을 두고 선거운동방법에 있어서도 비교적 상세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
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간과 방법에 대해 엄격히 제한

선거운동기간을 정하고 있는 국가(프랑스, 일본, 스페인)는 모두 그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스위스는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선거법에 없음.

1 영 국

 선거일 공표 전에는 주로 정당 활동 차원에서 선거운동이 행해지고, 선거일 공표 후부터 본격

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

 선거일 공표 전이라도 선거공약의 발표, 신문, 옥외광고판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이 가능하나 

선거비용의 엄격한 제한 때문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2 미 국

 선거운동기간이나 선거운동방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

비용의 제한(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비용 제한이 아닌 정치위원회 또는 단체·개인에 대한 기부행위 

및 비용지출에 대한 규제)을 통해 선거운동 전체를 규제하고 있음.

 다만, 주법에 따라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 선거운동 금지1)

– (앨라배마 주) 투표소로부터 30feet(약 9m)이내에서 선거운동 금지

– (애리조나 주) 투표소, 투표소의 출입구 또는 사전투표소에서 75feet(약 23m) 이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하거나 투표 방해 금지 

1) NCSL. ‘Electioneering Prohibitions.’
https://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electioneering.aspx (검색일 2022.7.1.)



382  ∙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 (캘리포니아 주) 투표소, 선거사무소 100feet(약 30m) 이내에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

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3 프랑스

 선거운동은 선거일 20일 전부터 개시되는데, 선거운동방법에 따라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있으

며, 기간상 차이가 있음(선거법 제164조).

– 선거운동기간 위반 시 3,750유로의 벌금과 3월 이하의 구금 또는 이 둘 중 한 형벌에 

처함(선거법 제168조).

 선거일 전일 오전 0시 이후부터(선거법 제49조)

– 선거일정·투표용지·회보 및 기타 서류를 배부하거나 배부하게 할 수 없음.

– 전자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 성격을 띄는 메시지를 배포하거나 배포하게 할 수 없음. 

– 위반 시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89조).

4 독 일

 일반적으로 정당 간의 협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되며, 보통 선거일 3개월 전에 선거사무소

를 개설하여 선거운동을 시작

 투표가 실시되는 시간 중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내부 및 입구에서 직접적으로 언어, 음향, 

문서, 도화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와 모든 형태의 서명운동 금지

(연방선거법 제32조제1항)

5 일 본

가. 선거운동기간과 사전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129조)

 선거운동은 각 선거에 대하여 후보자신고 또는 명부신고가 있는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

하여 원칙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은 금지됨.

 사전선거운동의 예외

– 정당공인을 얻기 위한 행위, 후보자심사회·추천회 개최, 출마의사를 결정하는 자료로 선

거인의 의향을 탐구하는 행위, 공탁금 공탁 등 입후보준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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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비용 조달, 선거사무소 임차, 선거운동원·노무자고용을 위한 내부협상, 포스터·

간판 작성 등 선거운동 준비행위

– 입후보 목적으로 지지기반을 쌓는 행위, 정당세력 확장을 위한 행위, 정책 보급·선전 등의 

정치활동

 공직선거법 제129조(선거운동기간)를 위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공직선거법 제239조제1항제1호).

나. 선거일 후의 행위 제한(공직선거법 제178조)

 누구든지 선거일(무투표당선에 해당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때에는 고시일) 후에 당선 또는 낙

선을 이유로 선거인에게 인사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

– 선거인을 호별방문 하는 행위

– 자필 서신 및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사·병문안 등의 답례를 위한 서신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문서·도화를 제외하고 문서·도화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신문 또는 잡지를 이용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송시설(광고방송시설·공동청취용방송시설 기타 

유선전기통신시설을 포함)을 이용해 방송하는 행위

– 당선축하회, 기타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자동차를 연이어 또는 대오를 조직하여 왕래하는 등 기세를 고조시키는 행위

– 당선에 대한 답례를 위해 당선인의 이름 또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을 말하며 다니

는 행위

6 스페인

 법정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선거 관련 선전물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선

거법 제53조). 

※ 법정선거운동기간은 선거소집일 후 38일부터 개시되어 선거일 전일까지 15일 동안임(선거법 제51조).

 선거일 투표소 또는 투표소 인근에서 어떠한 종류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음(선거법 제93조). 

– 투표소에 접근을 방해하는 단체를 만들 수 없으며, 선거권 행사를 어렵게 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자들이 투표소 주위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됨.

– 투표관리관이 이와 관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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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소집일부터 법정선거운동개시일까지(선거법 제53조)

– 정당·연합·연정 등을 포함한 누구든지 선거벽보나 현수막·상업용 매체·신문·라디오 또는 

기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선거홍보나 선전이 금지됨. 

 선거소집일부터 선거일까지(선거법 제50조제2,3항)

–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추진·후원하는 활동 중 선거에 참여하는 특정 정당의 활동이나 업

적을 언급하거나, 정당이 선거운동에서 사용한 것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이미지, 표어 또

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됨.

–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공사 또는 이와 관련한 개막식, 개관식 등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관련 활동이나 행사는 금지됨. 다만, 금지기간에 앞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함.

7 스웨덴

 투표소 또는 투표소 인접장소에서는 선거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선전이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음(선거법 제8절 제3조).

8 캐나다

 선거일에는 다음의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됨.

 선거일 확성장치 사용금지(선거법 제165조)

– 누구든지 선거일에 특정 등록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투표소에서 

청취 가능 거리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

 선거일 선전물 등 게시 및 착용금지(선거법 제166조)

– 누구든지 투표소 내·외부에 등록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선전물 

등을 게시하거나 전시해서는 안 됨.

– 누구든지 투표소에서 등록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문양이나 깃발, 

현수막 등을 착용·게시해서는 안 됨.

 선거광고 전송 금지(선거법 제323조제1항)

–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가 문을 닫기 전까지 선거구 내 대중들에게 

선거광고를 전송할 수 없음.

– 다만, 금지기간 이전에 이미 전송된 선거광고나 이미 배부된 전단지, 선전물, 벽보, 현수

막은 예외로 함(선거법 제3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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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호 주

가.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근처 금지행위(연방선거법 제340조)

 선거일에 투표소, 사전투표소, 사전투표 신청 또는 사전일반투표가 행해지는 선거구 선거관리

관의 사무소의 안, 출입구, 또는 출입구로부터 

– 6미터 이내에서 투표를 위한 유세, 투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운동을 하는 행위 금지

– 6미터 밖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큰 스피커, 대중연설 무대시설, 확성기, 음향시설, 그 외 

일체의 방송매체를 사용해 할 수 없음.

– 위반 시 5 페널티 유닛의 벌금 부과

 선거일에 공무원 또는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후보자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물을 착용할 수 

없음(연방선거법 제341조).

– 위반 시 1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부과

나. 선거일 전 일정기간 선거광고 금지

 「방송법」에서 선거일 전 목요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음[방송법 Schedule 2. Part 2-3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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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w & Your Environment. ‘What Type of Noise? - Loudspeaker noise.’
http://www.environmentlaw.org.uk/rte.asp?id=70 (검색일 2022.9.14.)

국가명 제한 내용 관련규정

한 국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 
제102조제1항

영 국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소음법 등2) 

독 일 주거지역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13시~15시 

노스트라인
- 베스트팔렌 주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확성기 및 벽보광고 

지침 2.2.2.1

일 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 야간 가두연설회 금지

공직선거법 
제164조의6

캐나다 선거일에 금지
선거법

제165조

호 주 선거일에 금지
연방선거법
제340조

덴마크

선거법 상 제한 없음.
※ 다만, 법무부 장관은 도로나 광장에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 등의 처벌내용을 명시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음.

선거법
제107조

그리스
내무부, 시민안전부 장관은 협의를 통해 투표소, 정당사무소 및 차량 및 기타 
장소에서의 확성기 운용시간 및 최대 음량을 규정하며, 시에스타(공중 휴식시간) 
및 학교나 병원과 인접한 장소에서 사용 금지

의회선거법
제46,47조

아일랜드 투표소 50m 이내에서 선거 방송을 위한 공중연설장비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선거법 1992

제140조제2항제d호

이스라엘
합법적 집회, 회의 이외에 확성기 사용 금지
선거일 전일 19시부터 확성기 사용 금지

선거운동법 제4조
선거법 제129조

<표 7-1> OECD국가의 확성기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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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제한 내용 관련규정

이탈리아
자동차의 확성기 사용은 선거선전 집회와 연설이 열리는 시간과 장소를 공고하는 
경우에 한하며, 집회일과 그 전날 9시부터 21시30분까지로 제한

선거규칙개정법 
제7조

멕시코
선거운동은 환경보호 및 소음방지법령을 준수해야 함(소음 방출 허용 수준이 규
정되어 있음).

선거법 제248조

네덜란드
확성기가 부착된 차량은 일요일이나 공휴일 운행 금지
평일에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금지

일반지방규칙 
제4:6조

뉴질랜드 선거일에 금지
선거법 

제197조제1항c

튀르키예

정당의 요청에 따른 확성기 사용이 가능한 장소, 시간, 기타 사항들은 각 지역구 
선거위원회가 결정
정당은 각 지역구 선거위원회 운영방침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지방자치단체 
확성기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됨.

선거기본법 제56조

※ 미국,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경우 관련 규정 없음.

출처: OSCE 국가별 의회선거보고서 중 ‘ELECTION CAMPAIGN’ 참조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 (검색일 20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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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가능 여부 관련규정

한 국
불 가
※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가능

공직선거법
제59조

영 국 선거운동 가능(주로 투표참여 위주) –
미 국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투표소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는 금지
※ 앨라배마 주는 9m이내에서 금지

주 법

프랑스 불 가(선거일 시청각 통신수단에 의한 선거운동 규제)
선거법 
제49조

독 일 불 가(투표소 내부 및 입구에서 선거인에게 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
연방선거법

제32조제1항

일 본 불 가(투표소에서 300m 밖에 선거사무소는 설치 가능)
공직선거법
제129조

스페인 불 가(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 24시까지만 가능)
선거법 
제93조

스위스 규정 없음.

스웨덴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 기타활동을 금지

선거법 
제8절 제3조

캐나다 선거일 확성장치 사용 금지, 투표소 내·외부 선전물 등 금지
선거법 

제165,166조

호 주
선거일 확성장치 사용 금지, 선거일 투표소의 출입구 6m 이내의 공·사유지에서 
투표를 위한 유세, 특정 후보자 지지행위 등 금지

연방선거법
제340조

오스트리아
선거일 투표소와 일정 반경 내에서는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홍보물의 
부착이나 배부, 집회 등 모든 종류의 선거운동이 금지

의회선거법 
제58조

벨기에
선거운동 가능
(선거일 투표소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금지)

선거법 제111조

체 코
선거 최종결과 발표 시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투표소가 위치한 건물 내부 또는 
인근에서의 정당, 연합, 후보자 연관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제16조제3,9항

칠 레 불 가(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3일 전에 종료되어야 함) 선거법 제35조

덴마크 투표소 내부의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제50조

에스토니아 투표소 내부의 선거운동 금지 
의회선거법
제5조제3항

핀란드
인쇄물의 배포나 게시, 연설 등 선거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투표소 주변, 투표소 내에서 금지

선거법
제72조

그리스 선거일 전일과 당일 모든 선거운동 금지
의회선거법 

제48조

헝가리
선거일에 미디어를 통한 정치광고를 방송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
투표소 주변의 150m이내이거나, 선거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모든 선거운동 금지

선거절차법 
제143조, 

제145조제2항,
제147조제4a항

<표 7-2> OECD국가의 선거일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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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algdirektoratet. ‘Valgagitasjon(Election campaigning).’
https://www.valg.no/om-valg/valggjennomforing/lover-og-regler/valgagitasjon/ (검색일 2022.8.17.)

국가명 가능 여부 관련규정

아이슬란드
선거운동 가능
투표소 주변에서 승인되지 않은 선거운동은 금지

선거법
제81조

아일랜드 불 가(선거일 전날 14시부터 선거 당일까지)
BAI Rule 27

제11조

이스라엘
불 가(선거일 전날 19시부터 선거 당일까지 집회, 행진, 확성기, 방송, TV를 사용
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제129조

이탈리아
선거일 전일과 당일에는 집회, 벽보, 선전물, 현수막을 비롯한 직간접적 선거운동 
금지
※ 투표소 입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 모든 선거운동 금지

선거선전법
제9조

라트비아
투표소 건물 내부 및 출입구 반경 50m 이내 선거운동 금지
선거일 당일 라디오, 방송, 인쇄물, 공공장소 이용, 인터넷 등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

의회선거법 
제19조제1항
선거운동법

제32조제1,2항

리투아니아
불 가(선거일 투표 시작 7시간 전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모든 선거운동 금지)
※ 재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제64조제3항

룩셈부르크
선거운동 가능
(공영방송사는 선거일 전일과 선거당일에 선거방송금지를 준수해야 함).

-

멕시코 불 가(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3일전에 종결되어야 함.)
연방선거법

제251조제3항

네덜란드 투표소 내에서 선거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금지
선거법 
제J36조

뉴질랜드
선거 당일 투표소 안이나 주변에서 선거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의 접근 
금지(시위 또는 행렬, 확성기·방송·영화 장비 등을 이용한 홍보 또는 성명서나 
정당명, 슬로건, 로고 등의 첩부, 전시, 배포 금지)

선거법 
제197조

노르웨이3) 투표소 내부의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제9‒4조

폴란드
선거일의 24시간 전부터 투표가 마감 될 때까지 집회, 행렬, 연설, 전단지 배포, 
후보자 지지를 선동하는 행위금지
투표소와 투표소 주변에서 모든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

선거법 
제107조

포르투갈
투표소 내부 및 외부 500미터 이내에서 모든 선거운동 금지(후보자명부의 상징, 
약자, 기호 등의 게시를 포함)

의회선거법 
제92조

슬로바키아 불 가(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48시간 전에 종료되어야 함)
선거운동법 
제2조제2항

슬로베니아
불 가(선거일 투표소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선거운동 금지)
※ 선거일 최소 24시간 전에 선거운동 종료

선거운동법 제5조
의회선거법 제65조

튀르키예 불 가(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 18시에 종료되어야 함) 선거기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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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무원의 선거운동 제한·금지
4)

공무원의 정치활동 규제 수준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공무원과 선거관리직원들이 투표에 관여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독일과 스위스, 스웨덴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선거법에 없음.

1 영 국

 후보자를 위하여 행동할 수 없는 공무원(1983년 국민대표법 제99조)

– 선거위원회 직원은 후보자의 대리인(agent of a candidate)으로서 활동할 수 없으며, 선

거관리관, 의회의원선거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 및 이들의 보조자는 선거의 관리·집행

에 관해 후보자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음.

– 위반 시 4단위 이하 벌금형에 처함.

 경찰관의 불법행위 금지(1983년 국민대표법 제100조)

– 경찰관은 언어·통신·문서, 기타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관할구역 내에 있는 선거구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단념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위반 시 3단위 이하 벌금형에 처함.

2 미 국

 누구든지 연방정부, 콜롬비아특별구, 주정부, 준주정부, 미국령의 부처나 기구 또는 정치적 

지부나 시의 기관(주정부, 준주정부, 또는 미국령이나 정치적 지부, 시 또는 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받는 회사 포함)에서 행정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미국 정부나 부처 또는 기관에 의한 예치

금 또는 보조금으로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운영되는 행위와 관련해 대통령, 부통령, 대통

령선거인단, 상원의원, 하원의원 컬럼비아특별구대의원 또는 보호령대표직에 입후보하는 후

보자의 추천 또는 당선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연방

 4) 제1장 제3절 Ⅵ. 공무원의 중립의무, p.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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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법 제18편 제595조).

– 위반 시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함께 처벌 가능 

– 주정부․정치적 지부, 컬럼비아특별구, 준주정부 또는 미국령으로부터 승인된 종교단체, 자

선단체 또는 문화단체로부터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교육, 연구기관, 

시설이나 기관 또는 조직에 속한 임직원의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것은 아님.

3 프랑스

 공무원의 활동 규제(선거법 제50조)

– 공공기관 또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후보자의 투표용지, 정견발표문 및 경력소개

문 등 선거홍보물을 배포할 수 없음.

4 일 본

가.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운동금지(공직선거법 제135조)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선거장 및 선거분회장은 재직 중 그 관할구역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부재자투표관리자는 부재자투표에 관해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나. 특정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공직선거법 제136조) 

 중앙선거관리회 위원 및 중앙선거관리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총무성의 직원, 참의원합동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재판관, 검찰관, 회계검사관, 공안위원

회 위원, 경찰관, 세무공무원 등은 재직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공직선거법 제136조의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행정집행법인 또는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의 임·직원, 오

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추천·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또는 공

직후보자나 공직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위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가 공직후보자로 추천

되거나 지지받을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후보자 추천에 관여·원조하거나 타인에게 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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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의 주선·권유, 연설회의 개최 기타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를 

지시·지도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

– 후원단체를 결성하거나 그 결성준비에 관여하거나 그 후원단체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권유·원조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

– 신문 기타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문서·도화를 게시·배부하거나 이를 원조하거나 또는 타인

에게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

–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추천·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권유·약

속한 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하는 행위

라.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공직선거법 제137조)

 교육자(학교의 장 및 교원)는 학교의 아동·학생에게 교육상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5 스페인

 선거기간 동안 해당 공공기관 직원 및 공무원은 선거일, 투표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업무 수행 중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정당과 유사한 문구나 이미

지를 사용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선거법 제50조).

 스페인군대, 국가치안담당기관, 지방자치주 및 자치시 경찰에 소속된 군인 및 경찰, 판사, 

상급법원 판사, 검사, 선거위원회 위원은 선거를 위한 선전 및 홍보 등 기타 형태의 선거운동

을 할 수 없음(선거법 제52조).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타 선거행위를 하는 군인 및 경찰, 자치주 및 자치단체 경찰, 판사, 법관 

및 검사, 선거위원회 위원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및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함(선거법 제144조).

6 캐나다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금지하는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은 없음.

 다만, 현장연락소사무원(field liaison officer)과 선거관리관이 정치적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당내경선, 후보자 추천과정 등에 기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선거법 제23조의2제8항, 제24조제6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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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호 주

 공무원과 참관인의 비 준수(연방선거법 제323조)

– 공무원이나 참관인이었던 사람은 선거법 또는 규칙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

사하면서 취득한 선거인의 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누설 또는 

전달해서는 안 됨.

– 위반 시 6개월의 징역형이나 1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함께 부과 가능

 공무원의 투표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연방선거법 제325조)

– 공무원이 타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한 경우 처벌됨.

–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또는 함께 부과 가능

 공무원의 투표함, 투표용지 등에 대한 방해 금지(연방선거법 제339A조)

–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투표함이나 투표용지를 파손, 취득, 개봉하면 안 됨.

– 위반 시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함.

참조 7-1 기타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되는 사람

∙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금지
– 일  본: 18세 미만의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자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1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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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쇄물·시설물 관련 제한·금지

인쇄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대개 투표소 주변과 정부기관 건물이 
선거 선전과 관련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미국, 독일의 인쇄물·시설물 관련 제한·금지 관련 사항은 제6장 제2절의 인쇄물·시설물 등 이용 선거운동을 참고
스위스와 스웨덴은 선거운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선거법에 없음.

1 영 국

가. 선거인쇄물(election material) 내용상 제한(1983년 국민투표법 제110조, 정당·선거 및 국민투

표법 제143조)

 등록된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옥외광고나 선전벽보, 현수

막, 및 기타 선전물에 인쇄자, 대행인, 대리인(소속 정당)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해야 함.

– 위반 시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에게 5,000파운드의 벌금 부과

 선거운동 인쇄물 내용은 일반 법규(the criminal law & the law on civil liability)의 규제 

대상이 되며 상호 비방 또는 명예훼손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

 또한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에 따라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비방, 악용, 모욕

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됨.

 허위 게재 내용에 대한 규제는 더욱 엄격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당선 취소나 일정기간 

투표권 박탈 및 공직 사퇴도 가능(1983년 국민대표법 제106조)

나. 선거인쇄물(Election Publications) 등 게시장소 제한

 옥외광고나 게시판을 이용한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관련 인쇄물 등의 게시는 ｢도시 및 지방

개발(광고물 규제) 규정｣5)으로 규제

5) legislation.gov.uk. 「Town and Country Planning(Control of Advertisements) Regulations, 2007 (England)」 

Schedule 1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07/783/schedule/1/made (검색일 2022.7.1.)

legislation.gov.uk. 「Town and Country Planning(Control of Advertisements) Regulations, 1992(England 

& Wales)」 Schedu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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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각각 독자적인 법령을 운영하고 있음.

 정부부처 중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에서 옥외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역개발당국(Local 

Planning Authority: LPA)에서 옥외광고물 설치 여부를 결정하며, 규정 위반 시 제재를 가

할 수 있음.

 규제내용

–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허락 없는 광고 게시 금지

– 선거 후 14일 이내 게시물 철거 의무

– 공유지 및 공영재산(가로등, 광장 등)에 선거광고물을 게시 및 부착할 경우 지방개발당국의 

담당자와 개별적인 상담을 거쳐야 함(지역별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규격 기준으로 면적이 0.3m² 이상인 광고물이 건물의 전면 또는 외부에 부착될 경우 

현지 계획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0.3m² 미만의 작은 광고물이 해당 건물의 명칭 또는 도로

명 주소 번호판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승인받을 필요가 없음).

– 선거인의 집, 땅, 건물, 부지 등에 선거광고물 게시를 조건으로 일체의 금전적 대가를 지

불하는 행위는 금지됨. 단, 광고물 게시를 주 영업행위로 하는 자에게 금전적 대가 지불은 

가능함(1983년 국민대표법 제109조).

2 미 국

가. 인쇄선전물 등 배포 시 자금 출처 공개(연방선거운동법 제30120조)

 방송, 신문, 잡지, 옥외광고시설, 우편, 기타 정치광고를 통해 선거운동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비용을 지불한 자를 밝혀야 함.

나. 시설물 등 설치장소 제한

 미국 연방선거법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별다른 규제가 없으므로 선거관련 홍보물(election 

sign)도 옥외광고에 관한 일반법이 적용됨.6) 

https://www.legislation.gov.uk/uksi/1992/666/made (검색일 2022.7.1.)

legislation.gov.uk. 「Town and Country Planning(Control of Advertisements) Regulations, 1984(Scotland)」 

Regulation 12(2)(a) 

https://www.legislation.gov.uk/uksi/1984/467/contents/made (검색일 2022.7.1.)

6)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Out Advertising Control.’
http://www.fhwa.dot.gov/real_estate (검색일 2022.7.1.)
https://www.fhwa.dot.gov/real_estate/oac/index.cfm (검색일 2022.7.1.)



396  ∙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 연방법 중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법령은 주(州) 간 고속도로(Interstate Highway) 주변의 옥

외광고물을 담당하는 「고속도로 미화법(Highway Beutification Act: HBA)」이 있고, 그 

외 지역의 옥외광고물은 각 주의 주 법(Highway Law, Sign laws and Regulations)이 

적용됨.

고속도로 미화법은 미국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관리국(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에 의해 관리·집행되며 주 간 

고속도로 상의 공적구조물(public investment)을 보호하고 공공 교통의 안정성 및 후생성을 

증진하며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을 설치·유지 관리하고 있음.

– 각 주 정부는 주 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통제하고 법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감시하기 위해 간판허가시스템(sign permit system)과 도로 DB 관리 

및 주기적인 순찰 등을 시행하고 있음.

※ 46개 주와 대다수의 미국령에서 고속도로 미화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알래스카, 하와이, 메인, 버몬트 

주는 고속도로 상의 옥외광고물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규제내용(뉴욕 주의 경우)7)

– 주 도로교통국은 간판 및 옥외광고물이 세워질 수 있는 장소와 종류를 지정할 수 있는데, 

공식도로 교통표지판, 신호기기 시야를 가리는 곳, 통행로 상에는 설치가 금지됨.

– 일반 선거권자 집 안마당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간판(Campaign Yard Signs, 

Lawn Signs) 설치와 관련해 대부분의 주에서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허용하고 있으나 

도시 미관, 운전자의 시야확보 등을 위해 주마다 다른 제한규정(Election Sign Rules)을 

두고 있음.

∙ 간판 크기 및 형태 제한

∙ 간판 설치 기간 및 시간 제한(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만 게시)  

∙ 통행로에 설치 금지

∙ 선거일 후 3일 이내 철거

∙ 선거일 투표소 근방 설치 금지

–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시 소유주의 비용으로 즉각 철거해야 하며, 벌금이 부과됨.

7) 이하의 내용은 뉴욕 주의 사인 프로그램(New York State Sign Program)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공공장소에서 상업정보 또는 취지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광고물 및 간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법과 주 법(Highway Law. section 52,86,88)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담은 시행령 ‘17 
NYCCRR Part 150’을 제작 및 배포하고 있음(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Title 17). 
New Your State. ‘NYS Sign Program – Introduction.’
https://www.dot.ny.gov/programs/nys-signs (검색일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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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선거가 실시되는 달의 첫째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위한 출판물 또는 시청각 통신수단에 의한 상업적 광고 방식의 이용행위와 다른 후보자에게

배정되어 있는 공간에 벽보를 부착하거나 선거용 게시판 이외의 공간에 벽보를 게시하는 모

든 행위가 금지됨(선거법 제51조제3항).

– 위반 시 9,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90조).

 선거법에 규정된 회보, 선거벽보 또는 광고 등을 제외한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선거법 제165조제3항).

4 독 일

가. 규제근거

 선거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고, 옥외광고에 관한 일반법이 적용됨. 

– ｢연방장거리도로법(Das Bundesfernstraßengesetz: FStrG)｣, ｢도로교통법 시행령(Die 

Straßenverkehrsordnung: StVO)｣이 있으며 이 두 규정 외에 각 주의 ｢주 도로법(Das 

Straßen-und Wegegesetz: StrWg NRW)｣ 등의 적용을 받음. 

– 연방법에서는 고속도로 또는 연방관할 시설물과 영역에 대한 옥외광고 설치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주내 별도의 권역인 시마다 설치 가능한 옥외광고 규정이 각각 만들어져 있음. 

※ 작센 주에서는 「작센 주 건축법(Sächsische Bauordnung: SächsBO)」으로 주 전체에 대한 옥외

광고물 설치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라이프치히 시(Stadt Leipzig)나 마이클레아베르크 시(Stadt 

Markkleeberg) 등에서는 별도의 규칙(Ordnung)을 제정해 규정하고 있음. 

나. 규제내용(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8)

 선거벽보를 이용한 옥외광고는 선거 3달 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허용됨.

 선거벽보의 크기 제한은 주나 시마다 차이가 있음.

8)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확성기 및 벽보광고 지침’에 근거함.
   RECHT.NRW.DE bestens informiert. 2022.6.29. 「Lautsprecher- und Plakatwerbung aus Anlass von Wahlen,  

Volksbegehren und Volksentscheiden in Nordrhein-Westfalen(Wahlwerbungserlass)(Loudspeaker and 
poster advertising on the occasion of elections, referendums and referendums in North Rhine-Westphalia 
(election advertising decree)」 3.
https://recht.nrw.de/lmi/owa/br_bes_text?anw_nr=1&gld_nr=9&ugl_nr=922&bes_id=48291&val=48291&
ver=7&sg=0&aufgehoben=N&menu=1 (검색일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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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 관한 벽보는 공공건물, 교량, 도강용(渡江用) 선박뿐만 아니라 사유건물 및 사유지에도 

붙일 수 없음.

 옥외광고는 교차로와 진입로, 기차길 연결로와 커브길의 경우 허용되지 않음.

 옥외광고물은 지역경계도로의 외부 20미터 이내에는 설치될 수 없지만(｢주정부 도로법｣ §28, 

｢연방장거리도로법｣ §9) 선거나 국민투표 등을 이유로 한 벽보 광고는 선거 3달 전부터 부분적

으로 허용됨.

※ 이 예외 조항은 교차로, 진입로, 기차길 인근,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에는 허용되지 않음(고속도로 옥외광

고는 전면금지).

 도로에 광고설치물 및 포스터는 기본적으로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표지판· 안전분리대·

신호등·교량·가로수 등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광고포스터는 형태·장소 및 색에 있어서 

도로표지판 등과 혼동되지 않아야 함).

 주거 집지역 이외의 공공도로에서 벽보 광고는 운전자가 운전 중 위험하거나 불편하게 되는 

등 방해되는 경우 금지(도로교통시행령 §33①)되나 선거와 국민투표 등의 경우 예외로 가능함.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의 경우 허가범위 초과 면적당 위반내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며, 판결

에 따른 철거를 명령하게 됨.

※ 뒤셀도르프 시의 경우 옥외광고 설치위반을 건축과 관련한 위반으로 간주할 경우 최대 5만 유로까지 

징수 가능하며, 함부르크 시의 경우 7,500유로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 판례도 있음.  

참조 7-2 뮌헨 주의 벽보규정(Plankatierungverordnung)9)

∙ 도시미관과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벽보, 입간판 등은 허가한 공간에만 부착 내지 게재되어야 함(제1조제
1항).

∙ 정당, 선거인단체, 후보자들은 선거일, 주민투표일, 주민소환일 전 3개월 전부터 그리고 선거일 14일 후까지 
위에서 언급된 장소 이외에도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으며 크기는 1m²로 제한됨(제2조제1항).

∙ 선거와 주민투표, 주민소환 이외의 정치적 행사에 대한 벽보나 부착물은 행사 3주 전부터 1주 후까지 부착 
가능(제2조제2항)

∙ 벽보광고는 교차로, 교량, 철도교량, 곡선도로의 안쪽에는 게시가 금지됨.
∙ 벽보, 현수막 광고는 도로교통규칙 제33조제2항(§33 Abs.2 StVO)에 따라 게시 장소와 방법, 색상이 도로표

지판이나 교통시설물과 혼동되게 해서는 안 됨.
∙ 벽보 및 현수막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에 방해될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규칙 제45조에 

규정된 관할 도로교통관청에 통지해야 함. 

  

9) muenchen.de. ‘Plakatieren für Wahlen und politische Veranstaltungen – Ausnahmegenehmigung 
(Posters for elections and political events – exemption).’
https://stadt.muenchen.de/service/info/hauptabteilung-iii/1088742/ (검색일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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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본

 문서·도화의 배포 또는 게시금지(공직선거법 제146조)

– 선거운동을 위하여 애드벌룬·네온사인 또는 전광에 의한 표시, 슬라이드 기타의 방법에 

의한 영사(옥내 연설회장에서 연설회 개최 중 게시하는 영사 등의 종류 제외) 등의 종류를 게시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저술·연예 등의 광고, 기타 명의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이름·상

징(symbol)·마크, 정당·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후보자를 추천·지지·반대하는 자의 

이름을 표시한 문서·도화를 배포 또는 게시할 수 없음.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이름·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후보자 추천자, 기타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나 후보자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의 이름을 표시한 연하장, 

계절문안편지, 기타 이와 유사한 인사장을 해당 후보자의 선거구(선거구가 없는 때에는 그 

구역) 안에 배포·게시할 수 없음.

 인사장의 발송 금지(공직선거법 제147조의2)

–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공직에 있는 자 포함)는 해당 선거구(선거구가 없는 

때에는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연하장, 계절문안편지, 기타 이와 유사

한 인사장(전보 등을 포함)을 발송할 수 없음(다만, 답례의 목적으로 자필로 하는 경우는 제외).

 통상엽서의 반환 및 양도금지(공직선거법 제177조)

– 선거운동용 통상엽서를 교부 받은 자, 선거운동용 포스터 첨부용 증지를 교부 받은 자, 

선거운동기간 중 교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기관에서 교부되는 특수승차

권 또는 특수항공권을 교부받은 자는 후보자등록이 각하된 때, 후보자를 사퇴한 때, 후보

자신고정당의 추천이 각하·취하된 때, 중의원명부 신고정당의 경우 명부제출이 취하·각

하된 때,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는 명부등재가 말소된 때에는 즉시 그 전

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통상엽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됨.

※ 통상엽서는 공직선거법 제142조에 의해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수가 정해진 

엽서를 의미

6 스페인

 정당, 연합, 연정 및 후보자들은 선거벽보 또는 거리현수막의 설치를 위해 시청에서 무료로 

지정한 장소 외에 허가된 장소에만 선거벽보를 부착하거나 다른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선거법 제5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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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위스

 거리 홍보를 위한 시설물과 관련해 그 도로를 관할하는 주나 「도로표지시행령」 제95조10) 

등 연방 규정을 따라야 함.

– 거리의 정치광고는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됨.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정치광고가 허용되지 않음.

8 캐나다

 선거벽보의 공공장소 첩부 금지(선거법 제322조제2항)

– 집주인 또는 분양아파트 대표는 주택 및 건물의 공용장소에 선거벽보의 첩부를 금지할 

수 있음.

 선거광고 시설물의 제거(선거법 제325조제2항제b호)

– 간판, 벽보, 현수막에 의한 광고 게시가 대중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경우 관계 당국의 

직원은 제거할 수 있음.

9 호 주

가. 인쇄물 등에 관한 제한·금지

 선거와 관련한 인쇄물·선전물 등 홍보물(벽보, 전단지, 스티커, 공지, 팸플릿 등)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투표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 등의 제한

을 둠(연방선거법 제321C조).

 선거홍보물 등에 대해 해당 내용을 승인한 사람 또는 단체(후보자, 정당 등)의 정보(이름 또는 

단체명, 주소, 인쇄업자 명칭 등) 및 자금 출처, 배포범위 등을 기재하도록 함(연방선거법 제321D

조).11) 

10) ch.ch. ‘Vorschriften für Wahlkämpfe und Abstimmungen(Rules for election campaigns and votes).’
https://www.ch.ch/de/demokratie/die-politischen-parteien/vorschriften-fur-die-werbung-von-polit
ischen-parteien-in-der/ (검색일 2022.7.1.)

11) AEC. ‘Electoral Backgrounder: Electoral communications and authorisation requirements.’ 
https://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backgrounders/authorisation.htm (검색일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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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물 등에 관한 제한·금지

 연방선거법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별다른 규제가 없으므로 선거관련 시설물에 대해 옥외광

고에 관한 일반법이 적용됨. 

 각 주별로 다른 옥외광고물 관련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Advertisements 

Local Law, Advertisements Subordinate Local Law)로 지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

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허가 및 불법 옥외광고물 규제 여부를 판단함. 

※ 주별 사례

 · 뉴사우스웨일즈 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환경관리계획 64 광고 및 광고사인(The State Environmental 

Planning Policy No.64 for Advertising and Signage 64: SEPP)

   ⇒ 주정부 산하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에서 담당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999), 고속도로법(Highway Act, 

1926), 주정부 실행지침(Operational Instruction)

   ⇒ 주정부 산하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 기획부(The Department of Planning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DPTI)에서 담당

 · 퀸즈랜드 주: 지속가능한 계획법(Sustainable Planning Ac, 2009), 도로광고 가이드(Roadside 

Advertising Guide)

   ⇒ 교통 및 도로부(The Department of Transport and Main Roads: DTMR)에서 담당

 규제내용(퀸즈랜드 주 브리즈번 시의 경우)12) 

– 선거용 옥외광고물의 경우 연방선거에서는 후보자 당 150개,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당 

50개까지 민간소유 주택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

– 사전에 브리즈번 시청에 선거용 옥외광고물 설치장소 및 개수를 등록해야 함.

– 위반사항 발생 시, 1·2차 경고를 통해 위법을 최소화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사전에 

설치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2013년 지방 보궐선거에서 불법 옥외광고물을 규제해 벌금 550호주달러를 부과(1차

적으로 경고 이후 시정조치가 되지 않아 광고물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주에게 벌금 부과)

∙ 선거용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 및 제작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안에 따라 벌점 50점(점

당 113.85호주달러)을 부과

12) Brisbane City Council. ‘Advertising devides.’
http://www.brisbane.qld.gov.au/laws-permits/laws-permits-businesses/advertising-signs (검색일 2022.7.1.)
brisbane times. 2013.8.6. ‘Election crackdown a sign of the times.’
http://www.brisbanetimes.com.au/queensland/election-crackdown-a-sign-of-the-times-20130806-
2rbiy.html (검색일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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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신문·방송광고 등 언론매체 관련 제한·금지
13)

1 영 국

 국외로부터의 방송 제한(1983년 국민대표법 제92조)

  – 누구든지 의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정부선거에 투표를 하도록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해당 선거에 관련되는 사항을 전파하기 위해 

영국 외의 텔레비전 또는 기타의 무선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을 방조·교사·권고 또는 

주선해서는 안 됨.

 선거구 방송에 대한 규제(1983년 국민대표법 제93조)

  – 선거 기간 중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사 자체 규정 또는 다른 방송사와 연합한 방송 

당국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선거위원회가 발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함.

 선거홍보물 기재사항(1983년 국민대표법 제110조)

  –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을 이용한 선거광고를 하는 경우 발행인의 이름과 주소를 표지에 명시

해야 함.

 유료 정치방송광고 금지(커뮤니케이션법 제321조제2항)

– 광고비를 지불하는 TV, 라디오 등 방송을 이용한 정치광고는 금지됨.

2 미 국

 광고 및 문서·도화의 규제(연방선거운동법 제30120조)

– 공표 또는 배포 책임자의 명의가 없는 정치적 성명서의 공표 또는 배포 금지

– 신문·잡지를 경영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광고요금을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요구할 수 

없음.

– 또한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활자크기로 해야 하고, 다른 선거운동전달내용과 구분

13) 스웨덴과 스위스는 선거운동 관련하여 신문 · 방송광고 등 언론매체에 관한 제한 · 금지사항을 선거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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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박스에 인쇄해야 하며, 인쇄내용과 배경 사이의 색 대비가 적정하도록 하고 4초 동

안 방송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방송 기회 동등 부여 등(연방선거운동법 제47편 제315조)

– 공직에 입후보한 모든 후보자에게 방송국 사용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방송시설 이용 비용은 예비선거일 이전 45일 동안, 본선거 이전 60일 동안의 기간 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지 못함. 

3 프랑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광고 금지(선거법 제52-1조)

– 선거가 있는 달 첫째 날의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시청각 통신수

단이나 출판을 통한 모든 상업적 광고 활용 금지

– 총선거가 실시되어야 하는 달 첫째 날의 6개월 전부터 집단을 조직하거나 운영하기 위한 

모든 광고 캠페인은 투표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금지

– 위반 시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90-1조).

4 독 일

 선거광고, TV토론이나 후보자연설, 대담·토론회에 대한 선거법상 제한 규정 없음.

 제한 또는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양태는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규율하고 있지도 않음. 

  – 헌법, 행정법 및 형법 등의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의 선거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내용에 따라 제재가 가능함.

 정당 및 후보자간의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는 원칙(정당법 제5조)만 준수하면 되며,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과 형법에 따라 처리됨.

※ 지난 2009년 연방의회선거에서 독일 정당 NPD가 폴란드 등 동유럽 출신의 이민자들을 ‘Polen- 

Invasion’이라며 독일의 침입자로 묘사한 플랭카드가 ｢형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철거를 명하였으며, 이러한 주의회 선거관리기관의 명령은 독일 ｢기본

법｣ 제21조 및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었

음.14)

14) Bundesverfassungsgericht. 2 BvR 2179/09.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2009.9.24.)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Entscheidungen/DE/2009/09/rk20090924_2b
vr217909.html (검색일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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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본

 인터넷 등을 이용한 후보자의 성명 등을 표시한 유료광고 금지(공직선거법 제142조의6)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한 후보자 및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되는 광고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유료로 배포되는 문서·도

화에 게재하게 할 수 없음.

 신문 · 잡지 불법이용 등의 제한(공직선거법 제148조의2)

  – 신문 또는 잡지의 편집 기타 경영을 담당하는 자는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 선거에 관한 보도나 논평을 

게재할 수 없음.

  –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또는 잡지에 대한 편집 

기타 경영상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보도나 논평을 게재하거나 게재하게 할 

수 없음.

 선거운동방송의 제한(공직선거법 제151조의5)

  –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송시설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위하

여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인사목적의 유료광고 금지(공직선거법 제152조)

  – 누구든지 후보자 등 및 후원단체에 대해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자에게 인사목적의 광고를 

유료로 신문·잡지·전단·인터넷 등에 게재하게 하거나 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해 방

송하게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없음.

6 스페인

 공영방송매체 및 민영텔레비전방송국과 선거광고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선거법 제60조제1항).

※ 다만, 공영텔레비전·라디오방송에서 무료로 선거광고 시간을 배정받을 권리를 가짐(자세한 내용은 제6

장 제4절 방송시설 이용 선거운동 스페인편, p.355 참조).

7 스웨덴

 선거법에 신문 및 방송시설, 온라인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내용이나 규제는 없음.

 ｢언론자유법(Freedom of the Press Act, 1949)｣, ｢표현의 자유법(Freedom of Expression 

Act)｣, ｢라디오 및 텔레비전법(Radio and Television Act)｣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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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한 특별한 내용은 없음.15)

–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으나 독립적인 미디어 조직인 언론노조

(Swedish Union of Journalists, Svenska Journalistförbundet: SJF)에서 시작한 자율

적인 규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보도의 공정성, 사생활 존중, 취재원의 권리, 반론의 권리, 보도·논평 등의 편집 등에 관한 

것을 규제내용으로 하고 있음. 

– 방송위원회(Granskningsnämnden för radio och TV: GRN, Swedish Broadcasting 

Commission)에서 모든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이 ｢라디오 및 텔레비전법｣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함.

– 공영방송은 공평성, 정확성, 사생활 보호, 차별 금지에 관한 규제가 더 폭넓게 적용됨. 

8 스위스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한 정치광고는 허용되지 않음.

–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제외한 다른 미디어를 통한 정치광고는 허용됨.16)

9 캐나다

 선거광고의 방해 및 침해 금지(선거법 제325조제1항)

– 누구든지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 없이 선거광고문을 대중에게 전송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침해할 수 없음.

 캐나다 국외에서 방송금지(선거법 제330조) 

–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않도록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방송하기 위해 국외에 있는 방송국의 시설을 사용, 보조, 교사, 권고, 또는 

알선해서는 안 됨.

– 누구든지 선거기간동안 캐나다 밖에서 선거와 관련해 선거광고를 방송해서는 안 됨.

15) OSCE. SWEDEN GENERAL　ELECTIONS 9 September 2018 REPORT. p.7,8.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383934?download=true (검색일 2022.7.1.)

16) ch.ch. ‘Vorschriften für Wahlkämpfe und Abstimmungen(Rules for election campaigns and votes).’
https://www.ch.ch/de/politisches-system/politische-parteien/politische-werbung-in-der-schweiz/ 
(검색일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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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 주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된 방송을 하는 경우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게 합리적인 방송 

기회를 제공해야 함[방송법 Schedule 2 Part 2-3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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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집회 관련 제한·금지
17)

1 일 본

 자동차 행렬 등의 금지(공직선거법 제140조)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동차를 연이어 또는 대오를 조직해 왕래하는 등 기세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연호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140조의2)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한 연호행위를 할 수 없음.

– 다만, 연설회장 및 가두연설(연설 포함)에서 하는 경우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

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선박) 위에서 하는 것은 가능함. 

※ 학교, 병원, 진료소, 기타 요양시설 근처에서는 평온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타연설회 금지(공

직선거법 제164조의3)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개인연설회, 정당연설회 또는 정당등연설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칭의 연설회도 개최할 수 없음.

※ 후보자 이외의 자가 2명 이상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거나 후보자추천정당 이외의 자 또는 

중의원명부 신고정당 이외의 자가 2 이상의 후보자추천정당이나 2 이상의 중의원명부 신고정당 등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음.

 야간 가두연설 금지 등(공직선거법 제164조의6)

–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가두연설을 할 수 없음.

※ 가두연설 시 동일 장소에 장시간 머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근접하는 선거의 연설회 등 제한(공직선거법 제165조의2)

– 누구든지 2 이상의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하나의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다른 선거의 

선거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선거의 투표소를 폐쇄하는 시간까지 그 투표소로부터 300미

터 이내의 구역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회(연설 포함)를 개최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위한 가두연설 및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나 선박 위에서 하는 연호

행위도 동일하게 제한됨.

17)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집회 관련 내용은 제6장 제5절 집회 이용 선거운동, p.3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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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건물 및 시설에서의 연설 등 금지(공직선거 제166조)

– 누구든지 국가·지방공공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공영주택 제외), 기차·전차·승합자동

차·선박(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박 제외)이나 정차장, 철도지 내, 병원·진료소 기타 요양시

설에서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 및 연호행위를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나 선박 위에서는 가능

– 다만, 국가·지방공공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에서 공직선거법 제161조(공영시설사용 

개인연설회 등)에 따른 개인연설회, 정당연설회 또는 정당 등 연설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

능함. 

2 스페인

 선거운동 관련 대중집회는 집회권 관련 법의 적용을 받으며, 선거위원회는 소집사실이 통보된 

집회에 대해 정부에 알려야 함(선거법 제54조).

3 스위스

 공개적인 장소에서 집회, 데모 등의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할 경우 관할 코뮌에 언제, 

어디서 허용되는지에 대해 문의해야 함.18)

– 공개된 장소의 선거운동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 많음.

4 캐나다

 선거집회 방해 금지(선거법 제480조)

– 누구든지 선거소집령이 발급된 때부터 선거일 다음날까지 선거를 위한 공공집회를 의

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저지하지 못함. 또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모할 

수 없음.

18) ch.ch. ‘Vorschriften für Wahlkämpfe und Abstimmungen(Rules for election campaigns and votes).’
https://www.ch.ch/de/politisches-system/politische-parteien/politische-werbung-in-der-schweiz/ 
(검색일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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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 주

 집회에서의 무질서한 행위 금지(연방선거법 제347조)

– 선거소집령 발부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중 선거와 관련된 모든 합법적이고 공공 정치

집회에서 그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무질서하게 행동한 자는 처벌됨.

– 공공집회의 주관 책임자는 경찰을 통해 집회 방해자를 퇴거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경찰

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집회의 질서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5 페널티 유닛

의 벌금이 부과됨.

– 퇴거 조치 이후 다시 집회를 방해할 경우 6개월의 징역 또는 10 페널티 유닛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처벌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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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여론조사 결과공표와 출구조사 제한·금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 여론조사결과 공표 등에 대해 국가마다 다양하게 대처하

고 있음.

–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구들이 연합하여 별도의 여론조사 관리기구를 두는 경우(미국)

– 언론사 또는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여론조사규정을 두고 그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

는 경우(영국, 일본)

– 여론조사가 선거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준다는 전제하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을 별도 제정

한 경우(프랑스) 

– 여론조사와 관련한 법률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약과 특별규정을 통해 여론조

사와 결과공표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독일) 등이 있음. 

이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Blackout period)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입법당시 시대적 상황, 선거문화 및 국민의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일 전 일정기간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제한하는 경우(프랑스, 스페인)와 제한하지 않는 

경우(미국, 영국, 독일, 일본)로 나눌 수 있음.

스웨덴과 호주는 선거법에 여론조사 및 출구조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1 영 국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선거 당일 기준 하루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사 및 여론조사기관은 실제적으로 찾기 어렵고, 출구조사 결과 역시 모든 투표

구에서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발표되지 않음.

 출구조사 공표 금지(1983년 국민대표법 제66A조)

– 누구든지 투표가 종료되기 전 선거인의 투표내용에 대해 공표할 수 없음.

– 위반 시 5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함.

2 미 국

 여론조사 결과 공표

– 지지율 추이 변화조사(Tracking Polls)보도는 선거 당일까지 매일 밤 등록된 선거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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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19) 

※ 지지율 추이 변화조사 결과는 매일매일 측정된 지지율을 의미

 출구조사 제한·금지20)

– (몬태나 주) 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feet(약 30m) 이내

– (알래스카 주) 200feet(약 60m) 이내의 구역에서 투표 전후를 불문하고 후보자에 대한 

의향 또는 투 표결과에 관한 정보요구 및 음식 등 가치 있는 물품 배포 금지

참조 7-3 미국 출구조사 거리제한 판례 동향46)

연방차원에서 출구조사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으므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없으나, 연방항소법원에서 

300feet(약 91m) 이내에서 출구조사를 금지한 워싱턴 주법에 대해 1988년 위헌판결을 내린 이후 출구조사 

관련 거리제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고 있음.

<위헌판결 이유>

출구조사는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되는 것이며, 출구조사 자체가 선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기에 언론의 

뉴스 취재활동에 부담을 주는 거리 제한은 위헌적임. 단, 최소한의 제한은 선거의 평온을 위해 가능함(25feet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을 내림).

∙ (1988년) 워싱턴 주법: 300feet 이내 출구조사 금지 위헌

∙ (1988년) 와이오밍 주법: 300feet 이내 출구조사 금지 위헌

∙ (1988년) 조지아 주법: 250feet 이내 출구조사 금지 위헌 단, 25feet 이내 금지는 합헌

∙ (1988년) 몬타나 주법: 200feet 이내 출구조사 금지 위헌

∙ (1988년) 플로리다 주법: 150feet 이내 출구조사 금지 위헌

∙ (1988년) 미네소타 주법: 100feet 이내 출구조사 금지 위헌

∙ (2006년) 플로리다 주법: 100feet 이내 출구조사 금지 위헌

∙ (2006년) 오하이오 주법: 100feet 이내 출구조사 금지 위헌

∙ (2006년) 네바다 주법: 100feet 이내 출구조사 금지 위헌21)

19) Rasmussen Reports. 2022.6.30. ‘Daily Presidential Tracking Poll.’
http://www.rasmussenreports.com/public_content/politics/trump_administration/prez_track_may10 
(검색일 2022.7.1.)

20) NASS. 2020.10. ‘State Laws on Electioneering Boundaries.’
https://www.nass.org/resources/2018-election-information/electioneering-boundaries (검색일 2022.7.1.)

21) Reporters Committee. ‘2020 Election Legal Guide - Exit Polling.’ 
https://www.rcfp.org/election_legal_guide (검색일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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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규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표가 선거권자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선거운동기간 

중 여론조사의 공표금지와 여론조사의 실시를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출

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1977년 7월 19일 법률 77-808호)｣을 제정해 여론조사위원회를 설치

하고 있음.

※ 여론조사위원회 관련 내용은 제1장 제3절 Ⅴ. 선거여론조사 프랑스편, p.100 참조 

 2002.2.19. 개정으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기존 일주일에서 2일로 단축(여론조사의 출

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제11조)

– 선거일 전일과 선거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표 및 보도 금지

※ 2002년 법 개정 전에는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가 선거 1주일 전부터 금지되어 있었는데 2001년 

이 규정이 유럽인권협약 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음.

나. 선거 결과 공표 금지(선거법 제52-2조)

 총선거의 경우 프랑스 본토에서는 마지막 투표소의 투표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외 도에서는 

관계 각 도의 마지막 투표소의 투표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 결과를 

일반인에게 공표 금지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선거구의 마지막 투표소의 투표가 종료되기 전까지 선거 결과 

공표가 금지

 위반 시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90-1조).

4 독 일

 1966년부터 ARD와 ZDF의 2대 공영 TV에서 투표마감시각인 6시에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기법을 사용

– 투표소 출구에서의 여론조사, 실제 투표구의 투표 결과, 선거일 전 1주일 동안 행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측면조사를 토대로 예측함.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특히 선거일 전 토요일까지 전화로 설문조사 가능)로 투표 마감 후 오후 

7시쯤 상세한 선거 결과 보도

 방송사 간 자율협약에 의해 출구조사가 실시되고, 투표 개시 이후에는 투표 종료 전까지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함(연방선거법 제3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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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조사 결과발표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로서 과태료가 부과됨(연방선

거법 제49a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1장 제3절 Ⅴ. 선거여론조사 독일편, p.102 참조 

5 일 본

 인기투표의 공표 금지(공직선거법 제138조의3)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공직에 취임할 자를 예상하는 인기투표의 경과 또는 결과를 공표

할 수 없음. 

※ ‘공직에 취임할 자’란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와 관련된 공직에 취임할 

자 또는 그 수를,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와 관련된 공직에 취임할 자 

또는 그 수 및 공직에 취임할 순위를 의미 

 출구조사 제한

– 출구조사를 제한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인기투표의 공표금지 조항에 따라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출구조사의 중간 집계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됨.

– 각 방송사는 투표 종료 직후 출구조사 결과를 이용해 각 후보자의 예측 득표율, 당락여부, 

의석수 등을 방송함.

※ 1989년 TBS에서 출구조사를 도입22)한 것을 시작으로 1992년 참의원선거에서 NTV와 후지TV가 

전국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음.23) 

6 스페인

 선거일 5일 전부터는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배포를 금지함(선거법 

제69조).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 및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직업·직무·산업 또는 상업 관련 특별자격정

지형에 처함(선거법 제145조). 

22) Wikipedia. ‘出口調査(출구조사).’
https://ja.wikipedia.org/wiki/%E5%87%BA%E5%8F%A3%E8%AA%BF%E6%9F%BB (검색일 2022.7.1.)

23) 仁平俊夫. 1996. ‘選挙と 出口調査.’ 行動計量学 第23巻 第1号(通 巻44号) p.21.
https://www.jstage.jst.go.jp/article/jbhmk1974/23/1/23_1_20/_pdf (검색일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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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웨덴

 선거법에 여론조사 및 출구조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언론들이 자체적으로 투표 마감 

전에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음.24)

8 스위스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출구조사에 관해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의 규제는 없음.

 언론인들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함. 

– ｢스위스 인터뷰 기관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규범｣25)의 제2별첨 강령인 ｢투표 이전 보도

되는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한 강령｣ 제5조에 따라 선거일 또는 선거일 10

일 이전에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26)

9 캐나다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투표 마감시각 전에 대중에게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거나, 전달하도록 해서는 안 됨(선거법 제328조).

※ 선거일 전날 정오부터 투표마감 시까지 여론조사결과공표를 금지하였으나 1998년 위헌판결 받아 2014년 

캐나다 정부는 기술적 이유로 관련 규정인 연방선거법 제329조 폐지

24) ARTICLE 19 Global Campaign for free Expression. 2003. ‘Comparative Study of Laws an Regulations 
Restricting the Publication of Electoral Opinion Polls.’ 
https://www.article19.org/data/files/pdfs/publications/opinion-polls-paper.pdf (검색일 2022.7.1.)
T. Bale. 2002. ‘Restricting the Broadcast and Publication of Pre-Election and Exit Polls: Some 
Selected Examples.’ in Representation. Vol. 39. No.1. P.19.
https://www.academia.edu/2686299/Restricting_the_broadcast_and_publication_of_pre_election_a
nd_exit_polls_some_selected_examples (검색일 2022.7.1.)

25) RECHERCHES DE MARCHÉ SUISSES. ‘Règlement sur l’utilisation de la marque collective asms swiss 
interview institutue®(Regulations on the use of the collective markasms swiss interview institute).’
https://swiss-insights.ch/wp-content/uploads/2020/06/1-Marque-collective-asms-r%C3%A8glement
-mai-2019.pdf (검색일 2022.7.1.)

26) SWISS INSIGHTS. ‘Directive pour la réalisation de sondages portant sur des élections et votations 
et destinés à ê̂tre publiés avant les scrutins(Directive for conducting polls relating to elections and 
votes and intended to be published before the polls).’
https://www.vsms-asms.ch/files/7013/6758/9761/3_Annexe_II_Elections_et_votations_octobre_2009.
pdf (검색일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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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 주

 선거법에서는 여론조사 및 출구조사와 관련한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빅토리아 주 ｢선거법｣ 제155조에서 투표시간 동안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함.27) 

 방송사는 선거일 전 수요일 정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

운동 제한기간(black out period)을 준수해야 함[방송법 Schedule 2. Part 2-3A(2)].

27) VICTORIAN LEGISLATION. 「Electoral Act, 2002」Section 155. Prohibition of publicly disseminating 
exit poll results, during the hours of voting.
https://www.legislation.vic.gov.au/in-force/acts/electoral-act-2002/064 (검색일 2022.7.1.)

구분 국가명

선거일 전일부터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캐나다, 차드, 콜롬비아, 프랑스, 기니비사

우, 이라크, 라트비아, 리비아,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팔라우, 폴란드, 포르투갈, 산마

리노, 슬로바키아

선거일 전 2일~3일부터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호주, 부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체코, 조지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루

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동티모르,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선거일 전 4일~5일부터
알바니아, 벨라루스, 캄보디아, 이집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룩셈부르크, 북마케도니

아, 몰도바, 러시아, 스페인, 타지키스탄

선거일 전 6일~7일부터 한국, 볼리비아, 키프로스, 피지, 몽골, 페루, 튀르키예, 베네수엘라

선거일 전 8일~9일부터 아르헨티나, 도미니카공화국, 가봉

선거일 전 10일 이상부터
카보베르데, 칠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리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탈리아,  레바논,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파나마, 파라과이, 싱가포르, 대만, 튀니지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What is the blackout period, if any, during which results 
of pre-election opinion polls may not be released to the public?’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ME062 (검색일 2022.3.31.)

<표 7-3> 각국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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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1996년 2002년 2012년 2017년 2018년 이후

아르헨티나 0 1 15 2 8

아제르바이잔 – – 0 1 1

볼리비아 2 2 – 30 7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0 1 2 –
브라질 0 0 2 7 –

불가리아 1 7 0 1 –
캐나다 3 2 3 1 1

콜럼비아 7 1 7 7 1

코스타리카 – 2 7 3 3

키프로스 0 7 7 7 7

체코공화국 – 7 3 3 2

에콰도르 – – 15 8 20

엘살바도르 – – 1 15 15

프랑스 7 1 0 2 1

그리스 0 15 15 1 15

조지아 – 0 – 2 2

온두라스 – 0 45 30 30

인 도 0 0 0 2 –
인도네시아 21 0 0 7 –
이스라엘 0 1 0 5 –
이탈리아 28 15 15 14 15

카자흐스탄 1 0 0 5 5

쿠웨이트 – – 3 0 –
라트비아 0 0 0 1 –

룩셈부르크 30 30 – 5 5

북마케도니아 0 5 5 1 5

멕시코 7 7 3 4 3

네 팔 0 1 0 0 –

<표 7-4> 각국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 변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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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1996년 2002년 2012년 2017년 2018년 이후

노르웨이 0 0 1 1 –
니카라과 0 0 – 3 –
파키스탄 – 0 0 1 –
파나마 – 1 – 20 10

팔레스타인 – – 0 1 –
페 루 15 7 7 7 7

폴란드 12 1 1 1 1

포르투갈 7 1 1 1 –
루마니아 – 2 7 2 2

러시아 2 0 5 6 5

세르비아 – – 2 1 –
싱가포르 – – 1 14 –
스리랑카 – – 7 0 –

슬로바키아 – 14 0 14
1(의회)

3(대통령)

슬로베니아 1 7 0 1 –
대 만 0 0 10 10 10

트리니다드토바고 – – 0 1 –
우크라이나 0 0 15 1 2

우루과이 15 7 2 4 2

베네수엘라 15 2 7 7 7

※ –: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해, 2018년 이후 자료는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의 국가별 업데이트를 
참고하였음.

출처: Esomar. Wapor. 2017. ‘Freedom to Conduct Opinion Polls.’
https://www.esomar.org/uploads/public/library/news/ESOMAR-WAPOR_Freedom-to-Conduct
-Opinion-Polls.pdf (검색일 2022.3.31.)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What is the blackout period, if any, during which results 
of pre-election opinion polls may not be released to the public?’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ME062 (검색일 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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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BAI(Boradcasting Authority of Ireland; BAI). ‘Rule 27 of the BAI Code of Fairness,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in News and Current Affairs-opinion polls’ p.8.   
https://www.bai.ie/en/media/sites/2/dlm_uploads/2018/09/Rule27_ElectionGuide_vFinal_English.
pdf (검색일 2022.5.20.)

국가명 제한 여부 근거규정

한 국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보도 금지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

영 국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1983년 국민대표법 

제66A조

미 국
∙ 연방차원에서 출구조사에 관한 법적 규제 없으나, 주별로 출구조사 거리제한 

규정이 있음.
-

프랑스
∙ 선거일 전일과 선거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 및 보도 금지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제11조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52-2조

독 일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32조

일 본
∙ 출구조사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인기투표의 공표 금지조항에 따라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출구조사 결과 공개는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됨.
공직선거법 제138조의3

스페인
∙ 선거일 전 5일부터는 어떤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선거여론조사의 고시 또는 방

송 금지
∙ 선거일 5일 전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69조

스웨덴 ∙ 언론들이 자체적으로 투표마감 전에 출구조사 결과 공표하지 않음. –

스위스
∙ 선거일 전 10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법적 규제는 아니나 언론인들 자체적인 규정)
∙ 언론들이 자체적으로 투표마감 전에 출구조사 결과 공표하지 않음.

투표 이전 보도되는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한 강령 

제5조

캐나다
∙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규제는 없음.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328조

호 주
∙ 선거법상 규제는 없음.
∙ 방송사는 선거일 전 수요일 정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까지 선거운동 

제한 기간을 준수해야 함.

방송법
schedule 2. part 

2-3(2)

칠 레 ∙ 선거일 15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37조

체 코
∙ 의회 선거일 3일 전부터 투표 종료 시까지 모든 형태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16조제7항

핀란드
∙ 선거법상 규제는 없으나 대중매체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함.
 -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그리스

∙ 선거일 15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해당 기간 동안 미디어, 정당, 후보자는 여론, 정당, 직위, 인물 또는 경제·사

회 주제에 대해 진행된 모든 형태의 여론조사 결과 및 선호도 공표 금지
∙ 오후 7시(투표마감)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회선거법
제49조제1,2,3항

헝가리
∙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규제는 없으나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 공표 금지
선거절차법 
제150조

아일랜드
∙ 선거일 전일 오후 2시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투표마감 시까지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공정성 및 객관성에 관한 법
제27조

아일랜드 방송위원회(BAI) 
지침28)

<표 7-5> OECD국가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출구조사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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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Folketinget. ‘The Parliamentary Electoral System in Denmark.’ p.21.
https://www.thedanishparliament.dk/~/media/pdf/publikationer/english/the-parliamentary-system
-of-denmark_2011. ashx (검색일 2022.5.20.) 

30) Haarets ‘Israel Election 2019: Netanyahu Ties With Gantz, but Has Clear Path to Form Next 
Government.’
https://www.haaretz.com/israel-news/elections/netanyahu-elections-gantz-vote-updates-results-1.
7105719 (검색일 2022.5.20.) 

31) ARTICLE 19 Global Campaign for free Expression. 2003. ‘Comparative Study of Laws and Regulations 
Restricting the Publication of Electoral Opinion Polls. ’
https://www.article19.org/data/files/pdfs/publications/opinion-polls-paper.pdf (검색일 2022.5.20.) 

국가명 제한 여부 근거규정

이스라엘
∙ 선거전일부터 투표마감 시까지 신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 해당기간 이전에 발표된 여론조사결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최신 여론조사 결

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함.

선거운동법
제16조제B,H항

이탈리아
∙ 선거일 15일 전부터 선거결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해당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라도 공표 금지

선거미디어법
제8조

라트비아 ∙ 선거일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선거운동법

제12조제4항

룩셈부르크
∙ 선거일 5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관련자료 배포나 논평 금지
정치여론조사에 관한 법 

제3조

멕시코 ∙ 선거일 3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연방선거법 
제213조
선거규칙 

제134조제1항

뉴질랜드
∙ 선거일 이전에 선거권자의 투표선택에 대한 여론조사 금지
∙ 투표 마감 시까지 출구조사 금지

선거법
제197조제1항d호

노르웨이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9-9조 

폴란드 ∙ 선거일 24시간 전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115조

포르투갈 ∙ 선거일 전날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여론조사법 제10,11조

슬로바키아
∙ 선거일 48시간 이전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운동법 제17조

슬로베니아 ∙ 선거일 24시간 전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 여론조사 금지
선거운동법 
제5조제2항

튀르키예

∙ 선거일 10일 전부터 여론조사 금지 
– 선거일 18:00까지 라디오 및 방송사는 선거 관련 뉴스나 결과예측, 논평 

금지
– 18:00부터 21:00까지 최고선거위원회에서 제공한 뉴스 및 발표 방송(라디

오) 가능, 21:00부터 모든 방송 가능 

선거기본법
제55B,80조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네덜란드는 선거
법상 여론조사결과 관련 금지 규정이 없음. 

※ 덴마크29), 이스라엘30)은 개표 집계 전에도 계속 발표 가능함. 
※ 이외 투표마감 전에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국가: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케냐, 모로코,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우크라

이나, 인도, 필리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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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1 영 국

 후보자에 관한 허위진술 금지(1983년 국민대표법 제106조)

– 선거 전 또는 선거 중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의 개인적 성격 또는 

품행에 관해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공표하는 것은 위법행위(illegal practice)에 속함.

– 그 진술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위반됨.

– 누구든지 선거 전 또는 선거 중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해당 선거에 입후보한 다른 

후보자의 사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공표해서는 안 됨.

2 미 국

 사실관계의 위조 및 허위진술 금지(연방선거운동법 제18편 제1001조)

–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속임수를 이용해 사실관계를 위조, 은폐 금지

–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허위진술 금지

– 허위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면서 허위의 문서 작성 금지

– 위반 시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함께 처벌 가능

3 프랑스

 새로운 위조물, 비방 또는 그 외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1명 또는 다수의 선거인을 기권하게 

만든 자는 1년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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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 본

가. 선거에 관한 인터넷 등의 적정한 이용(공직선거법 제142조의7)

 선거에 관해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자는 후보자에 대하여 악질적인 비방·중상을 하는 등 표현

의 자유를 남용해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인터넷 등의 적정한 이용에 힘써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없음. 

나.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35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신분·직업이나 경력, 소속 

정당이나 단체, 관련 정당의 후보자추천이나 후보자명부 신고, 후보자나 후보자가 속한 정당, 

기타 단체의 추천 또는 지지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음. 

 또한,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관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으며, 당선되게 할 목적보다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 등을 공표할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

※ 당선 목적 허위사실 등 공표 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낙선 목적 허위사

실 등 공표 시에는 4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스페인

 선거운동기간 및 선거일 전후로 후보자비방죄를 범할 경우 형법에 명시된 해당 구금형 중 

가장 장기형에 처함(선거법 제148조).

6 스위스

 폭력이나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으로 선거권이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함(형법 제280조).

–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금지됨.

– 타인을 인종적으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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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캐나다

 허위사실 공표 금지(선거법 제91조)

– 누구든지 선거기간 동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음의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

∙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정당의 대표자와 정당과 관련된 자의 의회법 등 

법규 위반, 위반에 대한 조사

∙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정당의 대표자와 정당과 관련된 자의 국적, 출생지, 

학력, 경력 등

 후보자의 사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금지(선거법 제92조)

–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후보자의 사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

8 호 주

 현혹 또는 기만적 공표 금지 등(연방선거법 제329조)

– 선거소집령 발부 시부터 투표 종료 시점까지는 누구든지 투표와 관련해 선거인을 현혹 

또는 기만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나 물건을 인쇄·공표, 배포하거나 하도록 해서는 안 됨.

– 위반 시 일반인은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 법인은 50 페널

티 유닛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공표’에는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전화를 통한 공표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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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OECD국가의 선거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대응 현황

  구분
국가명

대응 형태 중점사항 대응 내용

영 국
의회 보고서,

정부 테스크포스

허위정보,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 의회 산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가짜
뉴스’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와 현존하는 미디어 규제들을 온라
인 뉴스에 적용하는 방안, 허위정보 확산경로 연구를 위한 워크그룹 
구성 등을 제안

∙ 정부는 ‘국가 및 기타 행위자에 의한 허위정보 유포 대응’을 위한 
국가통신안전청을 설립

∙ 그러나 세부적으로 매우 미흡하며 냉전시대 전략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2019년 9월, 교육보건부 장관은 학생들에게 허위정보를 구분하는 법
을 가르치는 교과내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

미 국

연방법률,
플랫폼사업자 

증언
주 미디어정보 
해독 관련법,
위협 평가, 

소송

정치광고,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일반적인 오보, 
미디어 리터러시 

및 딥페이크 
비디오

∙ 2017년 10월, 하원은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
자들로 하여금 광고주가 누구인지, 얼마를 지불했는지,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으며 이는 TV 및 라디오에 적용되는 광고규제를 
소셜미디어 사업자들에게도 적용하는 차원이었음.

∙ 2017년 11월, 페이스북․트위터․구글 기업 대리인들은 미국 상원 법사
위원회에 출두하여 선거기간 중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증언함.

∙ 2018년 9월,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에서의 미
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최
소 24개주에서 시행됐었던 또는 시행중인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폰서 콘텐츠와 뉴
스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스탠포드대학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함.

∙ 2018년 중반,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정보 당국에 2018년 말까지 딥
페이크 기술로 벌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보고
서를 하원에 제출하라고 요청. 의원들은 외부세력이 딥페이크 비디오
를 이용하여 잠재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음.

∙ 2019년 1월, 가짜 소셜미디어 프로필 생성으로 수익을 올린 기업이 
뉴욕 주 법 위반 판결을 받음.

프랑스 법률 선거 허위정보

∙ 2018년 11월 22일, 하원에서 ‘가짜 뉴스(fake news)’를 정의하고 
선거운동기간 동안 언론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정보조작 대응에 
관한 법(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이 
통과됨.
※ 가짜뉴스란?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부정확한 혐의나 비방 

또는 사실을 허위로 전달하는 보도(Inexact allegations or 
imputations, or news that falsely report facts, with the 
aim of changing the sincerity of a vote).

∙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2차례 부결됐던 바 있음.
∙ 2018년 12월 20일, 정보조작 대응에 관한 법이 프랑스 헌법위원회

를 통과하여 23일부터 시행
∙ 법원의 상대적 판단에 따라 선거 전 허위정보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

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음.
∙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정부는 선거 3개월 전부터 소셜미디어상의 허

위정보를 제거하거나 웹사이트 자체를 차단할 수 있으며, 스폰서 콘
텐츠의 재무정보 투명성을 강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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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국가명

대응 형태 중점사항 대응 내용

∙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는 누가 스폰서 콘텐츠 
또는 캠페인 광고를 어떤 가격에 구매했는지 공개해야 하며, 이는 기존 
TV 및 라디오에 대해 존재하는 기준을 소셜미디어에 적용하는 미국의 
「정직한광고법(Honest Ads Legislation)」과 유사함.

∙ 해당 법안은 미디어 감시기구인 프랑스 고등방송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에 ‘해외 국가의 영향력을 받는 
프랑스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을 법
을 토대로 일방적으로 규제할 권한을 부여함.

∙ 2019년, 트위터가 프랑스 법상 광고에 대한 정보제공 기준을 위반하
여 정부 후원의 선거캠페인이 금지됨. 

독 일 법률 헤이트 스피치

∙ 2018년 1월, 온라인 플랫폼에서 ‘명백한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한 소셜 네트워크 법집행법(Netzwerkdurchsetzungsgesets; Net
zDG)을 제정

∙ NetzDG는 2백만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콘텐츠를 24시간 내로 삭제하도록 강제하
며 위반 시 최대 5천만€의 벌금을 부과

∙ ‘타이타닉’이란 월간지가 일부 모욕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트위터 이용
이 정지되었으며 NetzDG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연방법무장관도 트
위터 이용이 정지되는 등 NetzDG는 지나치게 엄격하여 과도할 정도
로 많은 콘텐츠들을 차단한다는 비판이 있음.

∙ 2018년 3월,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잘못 삭제된 콘텐츠를 
복구하거나 소셜미디어플랫폼 사업자가 NetzDG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심의하는 기구를 두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고려되고 있음.

∙ 2021년 5월, 법을 개정해 소셜미디어 공급자의 범죄 콘텐츠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개선하고 민원인과 분쟁 해결도 간소화했으며 불법콘텐츠
로 인한 기본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도 간결해짐.32)

스페인
위원회 요청안,

공동사이버보안,

정부 테스크포스

허위정보, 선거 
허위정보

∙ 2018년 3월, 국가안전보장위원회는 온라인상의 허위정보에 대해 정
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안건을 통과시킴. 

∙ 2018년 11월, 잘못된 정보가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
해 러시아와 공동 사이버보안연대를 형성하기로 협의함.

∙ 2019년 4월, 총선 전 약 100명의 공직자들로 구성된 팀을 형성하여 
허위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치적 게시물을 검색함(어떻게 처리
했는지는 불분명).

스웨덴
정부 당국, 

유인물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 다른 국가처럼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기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 기조임.

∙ 2018년 1월, 가을 총선을 앞두고 스테판 뢰프벤 스웨덴 총리는 외국
으로부터의 허위정보 확산과 외부로부터의 영향력 확대 시도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 정확한 출범 일자는 미정

∙ 시민안전청과 의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해당 기구는 방해환경 하에서도 
사실기반 정보전달 보장을 위해 허위정보 판별, 분석, 대응 업무에 주
력할 것임.

∙ 2018년 시민안전청은 긴급준비태세 유인물 내용에 허위정보 관련 
부분을 수정하여 배포

32) Deutscher Bundestag. ‘Bundestag stimmt Änderung des Netzwerkdurchsetzungsgesetzes zu.’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1/kw18-de-netzwerkdurchsetzungsgesetz-836
854 (검색일 20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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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국가명

대응 형태 중점사항 대응 내용

캐나다
정부 테스크포스
미디어 리터러시 

캠페인

미디어 리터러시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 2019년 1월, 연방정부는 하반기 연방총선을 앞두고 허위정보 유포 감시 
및 대응을 위해 외무부 신속대응프로토콜과 더불어 5명의 비정치인이 
지휘하는 ‘선거사안 대응 프로토콜’ 그룹을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결정

∙ 연방정부는 IT기업의 투명한 허위정보 방지 및 광고정책을 다루는 법
률 C-76을 근거로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에게 선거철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

∙ 연방정부는 온라인상 허위정보에 대한 자국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에 7백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

∙ 2019년 5월, ‘캐나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온라인 위협과 
허위정보로부터 선거와 민주주의 제도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디지털 
헌장을 발표했고 16개 정부기관과 8개 기관이 헌장에 서명함. 트뤼도 
총리는 가짜뉴스와 헤이트스피치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제재가 있을 것
을 암시함(2020년 디지털 헌장 시행법 법안을 발의함).

호 주
정부 

테스크포스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와 
미디어 리터러시

∙ 2018년 7월, 외부로부터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정보 당국의 지속적
인 경고 끝에 국내 선거에 사이버공격 탐지를 위해 내무부가 지휘하는 
4개 부처 합동 테스크포스를 신설

∙ 2019년 2월, Twitter와 Facebook에 불법광고 고지를 준수하지 않
을 경우 법원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통보함 (호주의 정치 광고는 광고주
와 자금출처를 공개해야함).  

∙ 2019년 4월, 연방선거에 대비하여 유권자들이 정보출처에 주의를 기
울이도록 권장하는 “Stop and Consider” 캠페인을 시작함.

벨기에
정부 전문가 그룹
미디어 리터러시 

캠페인
허위정보 

∙ 2018년 6월, 허위정보와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연구할 
전문가 그룹을 신설

∙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리고 정부에서 제안한 안건을 누구나 평
가할 수 있도록 www.stopfakenews.be를 개설 

칠레 법안 허위정보
∙ 2019년 2월, 상원에서 ‘가짜뉴스 유포, 홍보 또는 자금지원’과 관련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 법안을 발의함. 

덴마크
테스크포스, 

미디어 리터러시, 
정부 조치계획

허위정보 및 
미디어 리터러시

∙ 스웨덴과 허위정보 대응에 있어 공조
∙ 2017년, 정부는 오보 및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대응을 위해 

외무부 산하에 테스크포스를 신설
∙ 정부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 스웨덴에서 제작한 미디어정보 해독능력 

함양을 위한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 중
∙ 2019 총선에 대한 외부개입 방지를 위한 정책에 경찰, 군 정보당국 

역량강화를 비롯해 각 언론사 및 정당과의 협력 강화 등을 포함

아일랜드 법률 미디어봇과 광고

∙ 2017년 미디어 봇을 사용하여 다수의 허위계정을 생성하여 여론을 조
성하는 것을 범죄로 만드는 법안을 발의
– 25개 이상의 허위 계정을 생성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만 유로의 벌금
– 미국의  「정직한광고법(Honest Ads Legislation)」을 차용하여 허

위정보에 대응하고자 함.

이스라엘  대법원 판결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 2019년 3월, 4월 총선을 앞두고 무기명 인터넷광고 차단
 플랫폼들에 국내외 무기명 광고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정치선전, 메신

저 메시지 또는 설문조사를 위해 사용된 허위계정을 식별할 것을 요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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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국가명

대응 형태 중점사항 대응 내용

이탈리아
온라인 신고포털, 

보고서 발표 
허위정보

∙ 2018년 1월, 3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허위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개설

∙ 11월 말, AGCOM(통신산업규제기관)은 허위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멕시코
 정부

팩트체킹 사이트
허위정보

∙ 2019년 6월 대통령 소속 직원이 운영하는 Notimex는  “Verificado 
Notimex.”라는 팩트 체킹 사이트를 개설함. (Notimex는 내무부 간
섭으로부터 독립하기 2020년부터 파업중)

 - 소셜미디어 상의 가짜 뉴스를 공개하고 기존 미디어 게시물 중 의심스
러운 콘텐츠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 할 것이라고 주장

네덜란드 대중인식 캠페인 미디어 리터러시
∙ 2019년 2월,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는 허위정보가 많

이 퍼져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대중인식 캠페인을 시작함.

튀르키예 연구조사 허위정보

∙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상황을 조작하는 가짜뉴스 조사에 착수함. 
∙ 자본시장위원회 은행, 회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잘못되고 날조된 뉴스

와 진술을 게시하는 개인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함.

∙ 내무부는 환율 상승을 유도하는 346개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해 조사
를 착수

출처: Poynter. ‘A guide to anti-misinformation actions around the world.’
https://www.poynter.org/ifcn/anti-misinformation-actions (검색일 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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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금지 내용 근거규정

한 국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해 허위의 
사실 공표 금지

공직선거법 제110,250조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비방 금지 공직선거법 제110,251조

영 국 후보자에 관한 허위진술 금지 1983년 국민대표법 제106조

미 국 사실관계의 위조 및 거짓 진술 금지 연방선거운동법 제1001조

프랑스 새로운 위조물, 비방 또는 그 외의 기만적인 술책으로 선거인 선거법 제97조

독 일 정치인에 대한 비방 및 중상 금지 형법 제188조

일 본 허위사실 공표 금지 공직선거법 제235조

스페인 후보자 비방금지 선거법 제148조

스위스 후보자 비방 금지, 허위사실 공표 금지 형법 제280조

캐나다 허위사실 공표 금지 선거법 제91,92조

호 주 현혹 또는 기만적 공표 금지 연방선거법 제329조

오스트리아 허위사실 공표 금지 형법 제264조

체 코 정당, 연합 또는 개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금지 선거법 제16조제5항

덴마크
선거법상 관련 규정 없음.
※ 형법에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거짓인 경우 가중처벌

형법 제266b,267,268조

그리스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 유포 금지

의회선거법 제112조제2항

아일랜드 허위사실 공표 금지 선거부패방지법 제11조

리투아니아
허위사실 공표 금지
- 언론매체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공개

한 경우 선거위원회는 반대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줘야 함.
선거법 제100조

멕시코 정당, 연합, 후보자는 타인을 중상하는 표현을 삼가야 함. 선거법 제247조제2항

뉴질랜드 허위사실 공표 금지 선거법 제118조

노르웨이 2020년 미디어책임법을 도입하여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 미디어책임법 제8조

폴란드 허위사실 공표 금지 선거법 제111조

※  스웨덴, 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헝가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
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튀르키예는 선거관련법에서 후보자 비방 금지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음. 

<표 7-7> OECD국가의 후보자 등 비방금지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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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기부행위 관련 제한·금지

1 영 국

 위법한 목적을 위한 금전 제공(1983년 국민대표법 제112조)

– 고의로 이 법을 위반한 금전 제공, 이 법에서 허용한 비용제한액을 초과해서 지출하거나,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금전을 제공해서는 안 됨.

 뇌물제공(1983년 국민대표법 제113조)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본인 스스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리인에게 하게 한 자

는 뇌물제공죄로 처벌

∙ 투표 또는 투표 거부를 권유할 목적으로 선거인, 대리인, 기타의 자에게 금전을 제공하

거나 직을 주선하는 행위

∙ 투표를 했거나 기권한 이유로 위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 특정인의 당선이나 선거인이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하기 위해 권유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직을 알선하는 행위

– 선거 시 또는 선거 전에 자신 또는 대리인이 투표하거나 투표하도록 하거나 투표하지 아

니할 것을 이유로 금전·선물·대금(貸金)·대가(代價)·직장 또는 직업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령·승낙 또는 계약해서는 안 됨.

– 선거 후에 투표했거나 투표하도록 또는 투표하지 아니하도록 타인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금전 또는 대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받아서는 안 됨.

 향  응(1983년 국민대표법 제114조)

– 선거 전·중·후를 막론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목적 또는 사유로 육류·음료·향응·식량 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주거나 제공하게 한 

자는 향응죄로 처벌

∙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못하도록 부정하게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 투표했거나 투표하지 못했거나 투표할 예정이었거나 또는 투표하지 아니할 예정이었다

는 사유

– 부정하게 육류·음료·향응 또는 식량을 받았거나 받기로 한 선거인 또는 대리인도 향응죄

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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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국

 국립은행, 회사 또는 노동조합의 기부 금지(연방선거운동법 제30118조)

– 법률로 설립된 국립은행 또는 회사가 공직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되는 예비선거, 

전당대회 또는 코커스와 관련해 기부 또는 지출 금지

 정부계약자에 의한 기부 금지(연방선거운동법 제30119조)

–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용역 제공이나 물자 또는 장비 공급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정당, 위원회, 공직후보자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용도로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속하는 

행위 금지

 외국인에 의한 기부 금지(연방선거운동법 제30121조)

– 외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방, 주,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전 등을 기부 또는 후원하거

나 약속하는 것 금지

 타인 명의의 기부 금지(연방선거운동법 제30122조)

–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기부하거나 알면서 자기명의가 사용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타인 명의의 기부를 알면서 받아도 안 됨. 

 현금기부에 관한 제한(연방선거운동법 제30123조)

– 연방공직선거 또는 후보자 추천 선거운동과 관련해 총 100달러를 초과한 현금 기부 금지

(미화 또는 외화)

 미성년자 기부 금지(연방선거운동법 제30126조)

– 17세 이하의 자는 후보자 또는 정당위원회에 기부 또는 후원할 수 없음. 

 정치적 기부 금지(연방선거운동법 제18편 제603조)

– 정부 또는 부처나 기관의 공무원, 직원 또는 재무성 자금으로 역무에 대한 보수나 보상을 

받는 자가 기부금을 다른 공무원, 직원이나 타인 또는 의회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의원 

또는 보호령대표에게 제공하는 것은 해당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 제공자의 고용

자이거나 고용권을 가진 자인 경우에는 위법임.

– 위반 시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함께 처벌 가능

3 프랑스

 기부금이나 선물, 특혜, 공무의 직무 또는 기타 특수한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고 특정 선거인 

또는 다수 선거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를 약속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

에 의해 표를 얻거나 얻으려고 시도한 자, 동일한 방법으로 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투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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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하도록 하거나 하도록 시도한 자는 2년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

106조제1항). 

 선거인단이나 선거인단의 일원에게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어떠한 종류든 조직·단체에 

기부금 또는 선물을 제공하거나 선물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또는 행정적 특혜를 부여

한 자는 2년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108조).

4 독 일

 연방선거법상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기부행위 관련 내용은 없으나, 정당은 ｢정당법｣을 통

해 연방의회의원은 「연방의회의원법」에 따라 기부를 받을 수 있음.

※ ｢연방의회의원법｣ 제44a조, 제44b조의 연방의회의원에 관한 ｢연방의회 직무규정｣ 부칙1의 ｢연방의회

의원의 행위규정｣ 제4조에 따라 연방의회의원은 개인적인 기부를 받을 수 있음.

가. 정당에 대한 기부

1) 기부금 및 회계보고 의무

 정당은 기부금을 받을 권한이 있으며, 1,000유로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정당법 제25조). 

 전체 정당의 회계보고서에는 연방, 주, 산하 지역이 각각 별도의 회계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정

당법 제24조제3항).

– 주와 그 산하 단체는 모든 기부금과 각 기부자,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회계보고

서를 빠짐없이 작성하고 회계보고 서류를 보관해야 함.

– 연방 단체는 연간 총 기부금과 각 기부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회계보고서를 종합해야 함. 

 연간 전체금액이 1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 및 총 기부액을 회계보

고서에 기재해야 함(정당법 제25조제3,4항).

– 1회 50,000유로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연방하원의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연방하

원의장은 기부자와 기부금액을 공시함.

2) 기부의 금지

 정당은 다음의 기부금을 받을 수 없음(정당법 제25조제2항). 

– 공법적 사단, 의회 교섭단체 및 단체, 지역 대의원의 교섭단체 및 단체의 기부금

– 정관, 설립행위, 기타 규약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집행으로 인해 배타적, 직접적으로 공익, 

자선, 종교 목적을 수행하는 정치재단, 사단, 개인단체, 자산으로부터의 기부금(조세기본

법 제51~68조)

– 한 정당에 전달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기부금을 받은 직업단체의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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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직접 공적 지분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이 공공기관에 속하거나 공공기관에 의해 관리 또는 경영되고 있는 기업의 기부금

– 개별사례에서 500유로 이상이며 기부자를 파악할 수 없을 때 또는 익명의 제3자로부터의 

기부금을 단순 전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때의 기부금

– 특정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기대하며 또는 반대급부로 지급된 것이 분명한 기부금

– 정당이 지불하는 보수를 받는 제3자에 의하여 모금된 기부금으로써 그 기부금이 모금된 

기부금 가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는 금지되는 기부에서 제외됨.

∙ 기본법에서 의미하는 독일인, 유럽연합의 시민권자 또는 기본법에서 의미하는 독일인 

또는 유럽연합의 시민권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주(主)소재지가 유럽연합

의 회원국인 기업의 직접 정당에 기부할 때

∙ 독일연방공화국에 인접해 있고 친지가 국민으로 있는 출신국가로부터 소수민족의 정당

에 기부할 때 

∙ 외국인이 1,000유로 이하를 기부할 때

3) 위법 기부에 대한 처벌

 정당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부금을 받은 경우와 정당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연방하

원의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위법하게 받은 금액의 3배의 청구권이 발생함. 이때, 이미 지출

한 기부금도 산입됨(정당법 제31c조제1항). 

 정당법에 따라 회계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정당법 제25조제3항) 공개하지 않은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함(정당법 제31c조제1항). 

– 연방하원의장은 행정행위를 통해 그 금액을 정당이 지급하도록 확정함. 

 정당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그 출처와 사용을 은폐하거나 공개적인 회계보고를 회피하려

는 목적으로(정당법 제31d조제1항)

– 연방하원의장에게 제출한 회계보고에 정당의 수입 또는 자산에 대해 부정확하게 보고하거

나 부정확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한 자

– 기부금 수령인으로서 기부금을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서에 기록하거나 장부에 기재하거나 

또는 기재하도록 한 자

– 제25조제1항에 반하여 기부금을 전달하지 않은 자

     =>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다만, 정당을 위해 자수하거나 신고에 협조

한 사람은 처벌되지 않음. 

 감사관 또는 감사관의 보조인으로서 회계보고서 감사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고 감사보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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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내용이 부정확한 확인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

금으로 처벌됨(정당법 제31d조 2항). 

– 그 행위자가 보수의 대가로 또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해를 끼칠 목적

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함.

나. 연방의회의원에 대한 기부33)

  ※ 현직의원이 아닌 후보자의 경우 현직의원에게 적용되는 기부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부금 수령 

자유에 따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민법상 증여에 해당 됨. 따라서 선거와 정치활동을 위한 

기부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지나 투명성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만, 이에 대해 선거자금에 

대한 불투명성을 이유로 법률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음.34) 

1) 기부 및 회계보고 의무

 기부란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그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급부를 의미(연방의회의원 행위규정 

제4조제1항)

– 기부는 현물, 작업, 서비스 또는 자발적이면서 대가 없이(또는 낮은 대가로) 활용가능 한 

조직구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급부의 형식으로 제공됨.

※ 선거관련 행사를 위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급부, 선거선전물․통신기기․선거사무실 임대 및 집기 등의 

무상제공 및 할인, 선거 등 정치활동을 위한 인력제공 등

– 정당 기부와 마찬가지로 기부총액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2021.10.8. 연방의회의원법 개

정으로 금전기부 수령이 금지됨.

 연방의회의원은 모든 유형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급부에 대해 별도의 회계를 운영해야 함(연

방의회의원법 제48조)

–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급부가 연간 1,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기부자의 이름, 주소, 총기부

액을 연방의회의장에게 신고해야 함. 

– 동일인이 1회 또는 수 회에 걸쳐 한 연간 총합계가 3,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연방의회

의장은 총기부액과 출처를 연방의회 웹사이트에 공지해야 함.

– 연방의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선물과 같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급부의 실거

래가가 2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연방의회의장에게 신고하고 위탁해야 함. 

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21.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헌법학회.

34) Heike Merten. 2020. ‘Kandidatenpseude: Einblicke in eine Grauzone(Candidate Donations: Insights 
into a Gray Area).’ Aufsätze. MIP s.161f.
https://mip.pruf.hhu.de/article/view/174/191 (검색일 2022.7.4.)



제7장 선거운동 제한·금지사항 ∙   433

2) 기부의 금지

 직무수행의 대가로 금전적 급부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급부를 받을 수 없음(연방의회의원법 

제44a조제2,3항).

– 직무수행과 관련된 강연에 대한 대가

– 금전기부

- 대가있는 로비행위

※ 이외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급부의 수령금지 사유는 정당법상 기부 금지 사유 준용(연방의회의원법 

제48조제4항)

3) 위법 기부에 대한 처벌

 연방의회의원이 기부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급부를 받은 경우 해당 급부는 국가재정으로 환수

됨(연방의회의원법 제45a조제5항).

 연방의회의장은 청문절차를 밟은 후 질서금(Ordnungsgeld)을 확정하고 행정행위를 통해 부

과하는데, 질서금의 액수는 개별 사안의 중요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최대 연방의회의원 

연봉 절반의 범위 내에서 산정됨(연방의회의원법 제51조제2항)

 자신의 직무행위를 대가로 이득을 취할 경우 형법 수뢰죄와 뇌물공여죄로 처벌될 수 있음(형

법 제108e조). 

– 연방 또는 주의 국민대표 구성원으로서 의원직을 행사할 때에 위임 또는 지시를 받아 일

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할 것을 약속하거나 수락하면서 반대급부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부당이익을 요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함. 

- 또한 위의 행위를 할 것을 약속 또는 보장하도록 해 그 반대급부로서 해당 의원 또는 

제3자를 위해 부당이익을 제공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함.

- 위의 행위로 6월 이상 자유형을 선고 받은 경우 선거 또는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음.

5 일 본

가. 음식물의 제공금지(공직선거법 제139조)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음식물(차 및 통상적인 과자 제외)을 제공할 

수 없음.

 다만,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 및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노무자에게 일정 범위 안에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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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 기부의 금지(공직선거법 제199조)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 해당 지방공공단체와 정부 도급, 기타 특별한 이익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해당 선거에 관해 기부할 수 없음.

 회사, 기타 법인이 융자를 받고 있는 경우에 융자를 받는 자는 그 융자에 대해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 선거에 관해서는 국가로부터,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관해

서는 해당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이자보급금의 교부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해당 이자보급금의 교부일부터 기산해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해당 선거에 관하

여 기부할 수 없음.

※ 보급금: 특정 사업을 보조 또는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급되는 금전

다. 후보자 등의 기부 금지(공직선거법 제199조의2)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함. 이하 ‘후보자 등’이라 함)는 해당 

선거구(선거구가 없는 때에는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 안에 있는 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기

부할 수 없음. 다만, 정당, 기타 정치단체나 그 지부 또는 해당 후보자 등의 친족에게 기부하는 

경우 또는 해당 후보자 등이 오로지 정치상의 주의·시책을 보급하기 위해 행하는 강습회, 기타 

정치교육을 위한 집회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비(식사 제외)를 보상하는 것은 가능함.

 후보자 등 이외의 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 등의 명의로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할 수 없음.

 누구든지 후보자 등에게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됨.

 누구든지 해당 후보자 등 이외의 자에게 후보자 등의 명의로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를 권유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됨.

라. 후보자 등과 관계된 회사 등의 기부 금지(공직선거법 제199조의3)

 후보자 등이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는 회사·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 등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그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

으로 기부할 수 없음. 다만, 정당, 기타 정치단체나 그 지부에 기부하는 것은 가능함.

마. 후보자 등의 이름 등을 사용한 단체의 기부 금지(공직선거법 제199조의4)

 후보자 등의 이름이 표시되거나 그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명칭이 표시되어 있는 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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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단체는 해당 선거에 관하여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기부할 

수 없음. 다만, 정당, 기타 정치단체나 그 지부 또는 해당 후보자 등에게 기부하는 것은 가능

함.

바. 후원단체 등의 기부 금지(공직선거법 제199조의5)

 정당, 기타 단체 또는 그 지부로서 특정 후보자 등의 정치상의 주의·시책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자 등을 추천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그 정치활동 중 주로 하는 자(이하 ‘후원단체’라 함)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기부할 수 없음.

 다만, 해당 후원단체가 정당, 기타 정치단체나 그 지부 또는 후보자 등에게 기부하는 경우와 

그 설립목적에 의한 행사 또는 사업에 관하여 기부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화환·헌화·부의·축

의 기타 이와 유사한 종류는 제공할 수 없으며, 해당 선거마다 일정 기간 내에 행해지는 것은 

기부가 제한됨.

※ ‘일정 기간’이라 함은 중의원의원총선거에 있어서는 중의원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총선거기일까지 

또는 중의원 해산일의 다음 날부터 총선거기일까지, 참의원의원통상선거에 있어서는 참의원의원의 임기

만료일전 90일부터 통상선거기일까지를 의미

사. 기부의 권유 또는 요구 등의 금지(공직선거법 제200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99조(특정 기부의 금지) 규정에 따라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권유·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음.

6 스페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함(선거법 제146조제1항제1호).

–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기권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 선

물 등의 제공을 약속한 자

– 선거인에게 폭력 또는 위협을 가하여 선거를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의 의사에 반하여 투표

하게 하고 누구에게 기표하였는지 밝히도록 강요하는 행위

– 선거가 진행되거나 준비되는 곳에서 선거인, 후보자, 대리인, 공증인, 선거관리자들의 출

입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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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위스

 기부행위 금지는 ｢형법｣에 규정하고 있음.

– 특정인에게 투표하거나 국민투표, 국민발안을 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함(형법 제281조).

8 캐나다

 뇌물제공(Offering Bribe) 금지(선거법 제282조의7)

– 누구든지 선거기간 동안 선거인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특정 후

보에게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직·간접인 뇌물 제공 금지

※ 선거인이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뇌물을 받거나 받을 것에 동의할 경우에도 위법

9 호 주

 뇌물수수(연방선거법 제326조)

–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에 대해 물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약속

해서는 안 되며, 그 행위에 영향을 주거나 미쳐서도 안 됨.

∙ 투표 및 입후보

∙ 후보자, 후보자 그룹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 투표에 나타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위반 시 2년의 징역형이나 5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함께 처벌 가능

 정치적 자유 등 방해 금지(연방선거법 제327조제2항)

– 누구든지 정당이나 정당의 주지부, 선거의 후보자 등에게 기부한 자에게 다음과 같은 차

별을 해서는 안 됨.

∙ 조합이나 모임 등에 가입거부

∙ 업무를 못하게 하거나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협박이나 압력을 가하는 행위

∙ 손실이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위반 시 일반인의 경우 2년의 징역형이나 5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함께 처벌 가능, 

법인의 경우 20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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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주요 선거운동 규제방법 근거규정

한 국

∙ 엄격한 규제주의
∙ 선거운동기간, 주체 및 방법 제한
 -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야간연설등의 제한, 행렬등의 금지, 

호별방문제한, 서명․날인운동 금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기부행위 제한 등

공직선거법
제7장

영 국

∙ 자유주의 원칙 하에 비용규제, 정당중심의 선거운동
∙ 선거비용은 선거기간 중의 비용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전이라도 후보(예정)자의 당선

이나 지지를 위한 지출은 엄격히 제한함.
∙ 유료 정치방송은 금지되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함.   

1983년
국민대표법

제92,93,110조

미 국

∙ 선거운동방법과 기간에 제한이 없는 대신 선거비용과 수입의 제한으로 선거운동 
전체를 규제함.

∙ 광고·문서·도화 배포 등에 책임자의 명의 및 자금출처 공개가 있어야 함.
∙ 선거운동에 대해 연방법에서는 선거운동의 기부에 대한 제한, 선거에 관한 자금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는 각 주가 정하는 주 법에 의해 규제됨(자유주
의).

연방선거운동법
제30120조

독 일

∙ 선거비용은 법률상 규제는 없으나 정당 간 협정에 의하여 선거비용 지출을 자율적으
로 규제(자유주의)

∙ 투표시간 중 투표소 내부와 입구에서 음향, 문서, 화보 등을 통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행위 금지

연방선거법 
제32조

프랑스

∙ 약한 규제주의, 비용규제
∙ 선거실시 예정인 달의 3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신문, TV 

등을 통한 상업광고 금지
∙ 선거실시 예정인 달의 3개월 전부터는 공식게시판이외의 장소에는 개인용포스터 게

시를 금하며, 법에 규정된 벽보·전단 홍보물외의 선거선전 출판물은 금지

선거법
제52-1조

일 본

∙ 특정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개별적 규제주의
∙ 호별방문금지, 서명운동 금지, 인기투표 공표금지, 연호행위금지, 자동차위에서 선거

운동금지, 이사장 금지, 타연설회 금지, 야간가두연설 금지(오후 8시까지) 등
∙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 등의 사용제한, 신문·잡자의 불법이용제한, 선거운동방송의 

제한 등 

공직선거법
제3장

스페인
∙ 정치·사회적 다원성의 보장
∙ 선거운동기간의 제한
∙ 인쇄물, 시설물 및 선거홍보광고 시간에 대한 규제가 존재함.

선거법 제60조
내지 제67조

스웨덴 ∙ 규정 없음. –
스위스 ∙ 규정 없음. –

캐나다 
∙ 캐나다정부의 송신망을 사용한 선거광고 금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제한, 선거광고의 

방해 및 침해 금지, 선거결과 조기 전송금지, 캐나다 국외에서 방송금지, 외국인의 
선거관여 금지, 외국인 기부금 사용 금지, 선거집회 방해 금지 등

선거법
제330,480조

호 주 ∙ 집회에서 무질서한 행위 금지
연방선거법 
제347조

오스트리아
∙ 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가 있으나 공공집회 개최 48시간 전에 당국에 통보
∙ 「금지법(Verbotsgesetz: Prohibition act)」을 위반하는 공개 성명서를 작성하거

나 행위를 할 수 없음.

집회법 
제2조제1항

<표 7-8> OECD국가의 선거운동 규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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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주요 선거운동 규제방법 근거규정

벨기에

∙ 주로 선거비용의 제한과 통제 법률로 규제 됨.
∙ 상업용 광고판 및 포스터 사용 금지
∙ 4m²를 초과하는 비상업용 포스터 사용금지
∙ 유료방송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라디오, TV 및 극장의 상업광고 이용 등)
∙ 선물(인쇄물을 제외한 모든 물건 포함)제공 금지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비용제한법 
제5조

칠 레

∙ TV 선거광고 시간제한, 신문광고 및 라디오는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하나 선거별 광
고비용 책정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함.

∙ 극장 등 시청각 선전물 방영금지장소 제한
∙ 선전물 크기 제한
∙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여론조사결과 발표 가능기간 제한

선거법
제31,32,35,36,

37조

체 코

∙ 선거광고 미디어 활용 시 광고주체 표시의무, 기타 광고물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표
시

∙ 타 정당 또는 후보자 비방 금지
∙ 여론조사결과 사용에 대한 제한

선거법
제16조제4~8항

제16g조

덴마크

∙ 투표소 내부 광고물 게시 금지 이외에 규제가 많지 않음.
∙ 선거기간 동안 텔레비전에서 정치적인 내용의 광고는 금지
∙ 법무부장관은 공공도로나 광장에서 공공질서를 방해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규

칙을 정할 수 있음.

선거법 
제107조

라디오·텔레비전 
운영법 

제76조제4항

에스토니아 ∙ 투표소 선거운동 금지 이외에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제한 없음.
의회선거법

제5조

핀란드35)

∙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이루어지나, 표현의 자유법, 집회법, 기금모금법, 도로교통법 
등과 같은 일반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사적영역에서의 선거운동은 토지 소유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집회시에는 5일 이전에 
경찰에 알려야 하고, 도로광고는 도로안전법상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공공기관, 방송기관은 모든 정당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함.

집회법
제13,14조
도로교통법

제52조
정당법 제10조

그리스

∙ 정당은 옥외광고, 선전물 크기, 부착 장소, 집회 등에 대한 제한규정을 준수해야 함.
∙ TV 및 라디오 방송국의 중립의무, 배정된 무료방송을 제외한 추가적인 TV·라디오 

광고 금지
∙ 후보자 개인적인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 유입물 배포, 미디어 홍보 금지
∙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위치와 관계없이 3개소 이상 설치 불가
∙ 후보자의 TV 및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출연 및 토론 횟수 제한
∙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의회선거법
제44~48조

헝가리

∙ 개인 소유지 및 건물, 관공서, 문화유산, 자연보호 지정 구역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자 하는 자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후보자 벽보를 
제거하거나 가리지 않아야 함. 

∙ 집회법을 준수해야 하며 관공서에서 공공집회 금지
∙ 미디어를 통한 선거광고는 등록된 언론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감사원에 통보해야 

함.

선거절차법
제144,145,

148조

아이슬란드
∙ 투표소 주변에서의 승인되지 않은 선거운동 금지 이외에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제한 

없음.
∙ 선거운동과 관련된 홍보물 출판 시 광고주 또는 책임자를 명시해야함.

선거법 
제81조

정치단체활동법
제2‐d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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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주요 선거운동 규제방법 근거규정

아일랜드

∙ 선거 또는 후보자 홍보를 목적으로 한 공고, 벽보, 포스터, 각종 문서 등은 출력·배포
담당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함.

∙ 포스터와 서면광고의 경우 각각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과 선거법에 따른 지출비용 제
한 세부규정에 따라야 함.

∙ 선거벽보는 정해진 기한 동안 게시
∙ 투표 시작 30분 전부터 종료 30분 후까지 투표소 50m 이내 집회, 홍보물 게시 및 

배포, 공개연설을 위한 확성기 사용 금지

선거법(1992)
제140조,

제147조제2항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
제19조

이스라엘

∙ 공무원 및 군인의 선거운동 참여 금지, 정부 또는 공기업 소유 시설물, 정부나 공기업
이 경영에 관여하거나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동산 또는 부동산 사용 금지

∙ 선거운동 시 공연, 음악, 영화상영, 오락프로그램을 수반하거나 음식 및 주류 제공 
금지

∙ 홍보물 규격 제한, 홍보물 게시 장소 지정
∙ 타 정당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형태의 선거운동 금지
∙ 선거운동 벽보 및 기타 자료 훼손 금지
∙ 아동의 선거운동 참여제한, 확성기 사용제한, 우편 및 미디어를 사용하는 기한의 제

한 등 광범위하고 자세한 규제

선거운동법
제2a~c,3,5,

6,8,10,15A조
선거법 

제116,126,
130조

이탈리아

∙ 지정장소 외 벽보 및 선전물 게시 금지
∙ 의회의 미디어 감독위원회가 라디오, TV를 이용한 선거운동 감독
∙ 인구별 옥외광고물 게시장소 제한
∙ 선거일 전일 및 선거일 벽보, 선전물 게시, 집회 금지, 라디오·방송이용 제한
∙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선전법 
제1,2,3,9조 

선거선전 등의 
개정 제7조
상·하원의원 

선거운동법 제1조

라트비아

∙ 공공장소의 사용, 인터넷, 방송미디어, 인쇄매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선거운동의 방법
과 가격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과, 선거운동비용금액에 대한 제한

∙ 출처가 공개되지 않은 선거운동은 금지
∙ 옥외광고물은 광고물게시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특정 장소에는 

게시할 수 없음.

선거운동법
제1,3장

리투아니아

∙ 공공행정 및 국가기관 관련 장소에서의 옥외 선거운동 금지
∙ 고속도로 및 도로주변에서 도로표지판을 가리는 등 교통이용에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 
∙ 조각품이나 기념비적 건축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투표소가 있는 건물 주변 50m 이내에서 홍보물 게시 금지
∙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서 선거운동 금지 
∙ 누구든지 주 또는 시 기관 및 언론매체에서 자신의 공식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하는 행위 금지
∙ 선거위원회가 방송시간을 배정하고 토론을 위한 규칙과 방송사를 선택

선거법 
제98,99조

룩셈부르크
∙ 선거운동에 관한 법적인 제한·금지규정 없음.
∙ 선거전 정당들이 만나 선거기간, 미디어 유료광고의 제한 등 선거운동 규칙을 결정하

여 합의서를 작성함.
–

멕시코

∙ 선거결과 발표시까지 선거, 교육, 보건, 기타 시민안전 및 비상관리 당국의 정보제공
활동을 제외한 연방 및 지방정부, 기타 공공기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활동 
중지

∙ 모든 선거운동관련 인쇄물은 재활용이 가능해야 함.
∙ 선거홍보물 자택배송 금지, 부착 및 설치 가능 장소 제한, 철거기간 준수

연방선거법
제209,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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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VAALITVAL. ‘Election advertising.’
https://vaalit.fi/vaalimainonta (검색일 2022.8.11.)

국가명 주요 선거운동 규제방법 근거규정

네덜란드

∙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선거법에는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이 없어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함.

∙ 연단을 사용하는 행사 진행시 혹은 스피커가 부착된 차량 사용 시에는 허가가 필요하
며 도로 안전 규정 등에 위반이 없어야 함.  

일반지방법 
제4:6조 

뉴질랜드

∙ 모든 선거광고는 발행인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함. 
∙ 제3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유료 광고를 지원하거나 광고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며 비용규정을 준수해야 함.
∙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정당, 후보자, 제3자의 선거비용을 상세히 

규제하고 있음(비용규제주의).

선거법 
제204D조
~제204F조
제205F조

노르웨이
∙ 선거일과 사전선거기간 동안 투표소 내부의 선거운동 및 설문조사 금지하는 규정 외

에 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규정은 없음.
∙ 방송매체에서의 유료 정치광고는 금지

선거법
제8‒5,9‒4조

방송법 제3‒1조

폴란드

∙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군부대 및 경찰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선거운동 금지

∙ 선거벽보는 정부건물,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첩부할 수 없으며 문화유산, 환경보호, 
도로 안전 등을 고려해야 함.

∙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기부행위(복권, 경품 및 주류제공)금지

선거법 
제108,108a조

포르투갈

∙ 공연장이나 선거운동이 가능한 공공건물의 소유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10일 전까
지 사용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장은 3일 전까지 모든 후보
자를 등록한 정당들과 협의해 공정한 사용 날짜와 시간을 고지해야 함.

∙ 벽보, 사진, 선거공약 등을 게시하기 위한 특별공간이 설치되며, 국가기념물, 종교건
물, 도로표지판, 건물 내부에 첩부는 제한됨.

의회선거법 
제65,66조

슬로바키아

∙ 라디오·TV 등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시간제한
∙ 모든 선거운동은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벽보를 게시하는 장소와 조건을 설정
∙ 여론조사결과 공표에 대한 제한 등

선거운동법
제10,12,15,16,

17조

슬로베니아

∙ 선거일 24시간 전부터는 후보자,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및 결과 공표 금지
∙ 선거일 투표소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선거운동 금지
∙ 선거포스터는 지정된 위치에만 게시 가능하며, 다른 후보자의 포스터 위에 덧붙이거

나 훼손하는 행위 금지
∙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구내, 종교단체 구내에서 선거운동집회 금지

※ 해당 지역 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건물이 없을 경우 예외

의회선거법 
제65조

선거운동법 
제4,5,8,10조 

튀르키예

∙ 공공장소, 실내 집회장소 제한
∙ 라디오·TV 등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시간제한
∙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 벽보 등 인쇄물 사용방법 및 가능 품목 제한, 사용 장소·배포에 대한 제한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규정(총리, 장관 등 고위공무원 및 군인 등)

선거기본법 
제50~55A,
56,60~66조

 출처: OSCE 국가별 의회선거보고서 중 ‘ELECTION CAMPAIGN’ 참조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 (검색일 20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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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선거비용

미국과 독일의 경우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 없이 최대한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제한적으로 
투입되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음.  

선거비용에 대한 지출 상한선을 정해놓기도 하고,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자금을 담당하는 선거사무장이나 
재정대리인을 지정해 수입과 지출을 일원화하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어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1 영 국

가. 선거비용

 정의(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72조)

– 선거운동비용이란 정당 및 후보자가 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승리를 위해 정당의 이름으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당선 또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보자

들의 당선 또는 기타 앞으로 실시될 선거(선거시기 임박여부 불문)와 관련해 선거인들에게 

정당 및 후보자의 입지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 일체를 말함.

– 또한 그 밖의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정당이나 후

보자들의 입지가 선거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

 범위(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부칙 8. 제1호)

– 정당의 정치방송(Party Political Broadcasts): 대행사 수수료, 기획료, 기타 방송준비 또

는 제작관련 비용

– 광고(Advertising): 광고 배포준비, 제작, 관련된 대리인 수수료, 도안비용, 기타비용

– 인쇄물(Unsolicited material), 매니페스토와 정책자료(Manifesto and Policy document): 

도안비용과 자료의 준비, 제작, 배포에 관한 비용

– 시장조사 또는 여론조사비용

– 기자회견 또는 기타 매체의 서비스나 시설제공, 선거운동 관련 목적으로 교통편 임차비용

– 선거운동과 관련된 집회나 공공회의 등의 행사 참석 비용, 행사건물의 임차, 물건, 서비

스, 시설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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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거비용의 지출

1) 선거사무장에 의한 경비 지출(1983년 국민대표법 제73조, 1985년 국민대표법 제14조)

 후보자에 의해 또는 후보자를 위해 발생된 비용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20파운드 이상의 지출은 명세를 기재한 청구서 또는 영수증으로 증명되어야 함.

※ 선거사무장 등(election agent)(1983년 국민대표법 제67,68조)

· 각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는 자는 선거사무장 1명을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기한 내에 선거관리

관에게 신고해야 함.

· 선거사무장은 후보자를 위해서 고용된 모든 투표참관인 등의 임명, 후보자를 위한 청구·명령 등 문서

의 송달을 접수하기 위한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그 소재지를 선거관리관에게 신고, 선거비용에 대한 

계약·지출·수령 등의 직무를 수행

· 선거구에서 선거사무장은 각 투표구에서 활동하는 부사무장(Sub-agent or deputy election 

agent) 1명을 임명할 수 있음.

2) 후보자의 개인비용 및 소액비용의 지출(1983년 국민대표법 제74조, 1985년 국민대표법 

제14조)

 후보자는 해당 선거에서 600파운드 이내로 개인비용을 지출할 수 있음. 

– 후보자는 청구서 송달 기간 내에 그가 지출한 개인비용 명세서를 선거사무장에게 제출해

야 함.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문구비, 우편요금, 전신요금 등을 지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지불 할 수 있음.

– 지불 명세서는 법정기간 내(선거결과가 공포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선거사무장에게 제출

되어야 하며, 영수증을 포함한 청구서로 증명되어야 함.

3)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비용의 지출 금지(1983년 국민대표법 제75조, 

1985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24호, 2006년 선거행정법 제25조)

 후보자,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 외에는 누구도 아래

와 같은 이유로 비용을 지출할 수 없음.

– 공개집회 및 공개연설회의 개최

– 광고, 회람장 또는 간행물의 발간

– 선거인에 대한 후보자, 후보자의 정견 등 소개 또는 다른 후보자의 비방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선거관리관에게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보고서에는 이를 증명하고 그 비용의 명세를 기술한 신고서를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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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자는 선거 결과 공표일부터 21일 이내에 모든 보고서 및 신고서

의 사본을 대법관부(大法官府)사무총장(Clerk of the Crown)에게 제출해야 함.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 중에서 후보자 등록일 이후 사용하거나 일어난 일과 

연관이 있는 경우(공개집회 및 공개연설회 등) 그 비용은 후보자 등록일 이후의 비용으로 간주

함.

다. 선거비용의 제한(1983년 국민대표법 제76조)1)

 정당과 후보자 각각 선거비용의 제한을 받음.

 정당은 선거 전·중·후를 불문하고 선거실시나 운동에 관한 비용을, 후보자는 후보자로 등록한 

다음날 부터 선거가 끝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을 의미

 정당

– 해당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 수를 곱한 금액(한 선거구당 30,000파운드)

※ (2019년 선거기준) 최대금액: 30,000파운드×650개(모든 선거구)=19,500,000파운드

– 단, 각 지방별로 최고한도액이 정해져 있음(잉글랜드 810,000, 스코틀랜드 120,000, 웨일즈 

60,000파운드).

 후보자

– 선거구당 8,700파운드에 각 구(borough)는 9펜스와 각 군(county)은 6펜스 를 곱한 금

액을 더함(2019년 선거기준).

–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100,000파운드를 총한도로 함.

라. 선거비용의 보고·제출 및 열람

1) 청구서의 송부 및 지불 시기 제한(1983년 국민대표법 제78조)

 선거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21일까지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청구는 

모두 금지되며, 지불 할 수 없음.

 모든 선거비용은 위의 날짜로부터 28일까지 지불되어야 함.

1) The Electoral Commission. ‘Splitting Campaign Spending.’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sites/default/files/pdf_file/Expert_Paper_Splitting_campaig
n_spending.pdf (검색일 2022.7.4.)
BBC. ‘General election 2019: How much can parties spend?’
https://www.bbc.com/news/election-2019-50170067 (검색일 2022.7.4.)
UK Parliament. 2021.7.7. ‘Regulation of election campaign finances.’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dp-2021-0121/ (검색일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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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은 선거비용을 250,000파운드 이하 쓴 경우 선거일 후 3개월 내에, 250,000파운드 

이상 썼으면 선거일 후 6개월 내 비용을 보고해야 하며 이 경우 독립적인 회계감사자

(Independent Auditor)를 통해 보고해야 함.

2) 선거비용에 관한 보고의무(1983년 국민대표법 제81조)

 선거사무장은 총 지불액 명세서와 영수증을 첨부한 보고서를 선거 결과 공표일로부터 35일 

이내에 선거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함.

 보고서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작성한 가격신고서, 후보자에 의해 또는 후보자를 위해 

발생된 선거비용 총비용의 신고서,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에게 한 기부진술서, 후보자 개인

의 재원에서 선거비용을 맞추기 위해 출연된 총금액의 진술서를 포함해야 함.

3)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보고서에 관한 선서서 제출 의무(1983년 국민대표법 제82조)

 선거사무장이 치안판사 또는 군의회의장, 시장 등의 앞에서 작성한 선서서를 첨부해야 함.

 후보자는 보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7일 이내에(보고서 제출 당시 후보자가 외국에 체류 중이라면 

귀국 후 14일 이내에) 자신이 치안판사 또는 군의회의장, 시장 등의 앞에서 작성한 선서서를 

제출해야 함.

4) 보고서 및 선서서의 열람시간 및 장소의 고시(1983년 국민대표법 제88조)

 선거관리관은 보고서(부속서류 포함)가 제출된 후 10일 이내에 선거구 내 2개 이상의 신문에 

보고서 및 선서서의 열람 일시 및 장소를 고시해야 함.

5) 보고서 및 선서서의 열람(1983년 국민대표법 제89조)

 담당공무원은 보고서 및 선서서를 수령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 또는 편리한 

장소에서 규정된 사용료를 납부하는 일반인에게 사본 제공(보고서 수령 후 2년간)

마.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후보자의 보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1983년 국민대표법 

제85조)

 당선자는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및 선서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의원 자격으로 하원에 

출석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음.

– 위반 시에는 출석 또는 표결한 날마다 100파운드의 벌금 부과

 매수·향응제공 및 선거비용에 관한 허위보고는 부패행위로, 위법고용·교통시설 등 위법대차·

선거비용에 관한 규정 위반은 각각 위법행위로 처벌되며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처벌받게

되면 당선무효 및 공민권 제한 등이 가해짐(1983년 국민대표법 제164,165조).



제8장 선거비용 ∙   447

2 미 국

 미국에서 선거비용은 공적기금을 지원받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만 제한액이 있을 뿐 다른 선거

의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과 상관없이 지출할 수 있음.

※ 미국은 선거자금의 모금과 회계보고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선거비용지출에 대한 제한과 

법적 제재는 약함. 

 선거비용의 수입은 국고보조금(대통령선거 후보자만 해당)과 비정부지원금으로 개인자금·기부

금($200 이하/이상)·정치위원회(PAC)의 후원금으로 구분함.

– 비정부 지원금

∙ 개인자금(차용금): 연방선거법 제30101조(26)에서 개인자금의 정의에 따른 자금을 개

인적으로 확보해 선거에 활용함.

∙ 기부금: 연방선거법 제30101조(8)에서 기부금의 정의에 따른 자금을 개인적으로 확보

해 선거에 활용함.

가. 선거비용[연방선거운동법 제30101조(9)(A),(B)]

1) 선거비용의 지출

 지출(expenditure)이란 연방공직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한 구매, 지급, 배분, 

대부금, 선금, 기탁 또는 금전이나 유가물의 증여, 지출을 하기 위한 서면계약, 약속 또는 

합의를 의미함.

– 연방선거운동법 제30101조(20)에서 언급한 활동에 지출된 자금

– 제30104조(f)3 선거운동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활동에 지출된 자금

– 내국세법 제95장 제9002조(11) 적격선거운동경비에 관련한 지출 자금

 다만, 제3자(정당이나 정치위원회, 후보자가 아닌 자)에 의한 방송, 신문, 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의 뉴스·논평·사설, 투표 또는 선거권자 등록을 권유하기 위한 비당파적인 활동, 어떤 조직이

나 법인이 선거운동용품을 이용한 활동이나 자발적인 것으로 일반대중매체를 이용한 대중홍

보나 정치광고와 관련된 선거운동이 아닌 경우 후보자 추천, 당선·낙선에 대한 명시적인 주장

이 아닌 경우는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2) 지출제한액[연방선거운동법 제30116조(d)(3)]

 후보자

– 대통령선거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후보자 외, 상·하원의원후보자에 대한 지출 제한은 

없음.



448  ∙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 개인자금으로 선거비용을 충당하는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무제한 자금을 기부할 수 있

고, 모금된 기부금의 지출에 제한을 받지 않음.

 정당의 전국위원회 또는 주위원회: 주위원회의 하위위원회를 포함해 해당 정당은 연방선거에

서 선거운동에 다음 금액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음.

– 상원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주에서 1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다음 금액 중 큰 금액 

범위 이내

∙ 해당 주의 투표연령인구×2센트

∙ 20,000달러

※ 투표연령인구(voting age population): 18세 이상의 거주인구를 말하며, 매년 1월 첫 번째 주중에 

상무부장관(Secretary of Commerce)이 연방선거위원회를 통해 연방정부 관보에 공시한 매년 7

월 1일 현재 투표연령인구의 추계치를 의미

– 기타 다른 주의 하원의원, 대의원, 주민의원의 후보자: 10,000달러

<표 8-1> 미국 연방선거 총비용지출액2)

(단위: 달러)

연도 대통령선거 연방의회의원선거

1998 – 1,618,936,265

2000 1,413,116,384 1,669,224,553

2002 – 2,181,682,066

2004 1,910,230,862 2,237,073,141

2006 – 2,852,658,140

2008 2,799,78,146 2,485,952,737

2010 – 3,631,712,836

2012 2,621,415,792 3,664,141,430

2014 – 3,845,393,700

2016 2,486,876,712 4,124,304,874

2018 – 5,725,183,133

2020 5,700,916,140 8,703,050,547

2) OpenSecrets.org. ‘Cost of Election.’
http://www.opensecrets.org/overview/cost.php (검색일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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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비용지출 회계보고[연방선거운동법 제30104조(a),(b)]

 연방선거운동법은 선거자금의 출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책임자(Treasurer)를 후보자

의 주(主) 선거운동위원회(Principal Campaign Committee)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

으며,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주 선거운동위원회가 아닌 다른 선거운동위원회는 회계보고를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 주 

선거운동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취합해 연방선거위원회에 보고함. 

– 후보자 또한 독립적으로 회계보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음.

※ 회계책임자는 모든 기록·보고서 사본을 보고 후 3년 보전(전산파일 포함)

– 다만, 후보자는 「공직윤리법(The ethics in government act)」에 따라 연방하원의원 후

보자는 하원사무처에, 상원의원 후보자는 상원사무처에 각각 개인별 회계보고서

(Personal financial report)를 제출해야 하며, 대통령 후보자는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

해야 함.

 연방의회의원선거 회계보고서의 형태와 범위 보고시한은 아래 표와 같으며, 보고내역은 보고 

기간의 개시일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액수, 기부금 액수, 기부자의 이름 등을 포함한 모든 

중요한 사항임.

보고서 형태 범위 시한

분기
1월 1일~3월 31일, 4월 1일~6월 30일

7월 1일~9월 30일, 10월 1일~12월 31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 1월 31일

선거 전
기부를 받거나 지출의 12일 이후부터 

선거일 전 20일 현재까지
선거일 전 12일

선거 후
현재 보고기간의 첫째 날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까지
선거일 후 30일

48시간 통보
선거일 전 20일 이내부터 선거일 전 48시간 

이전까지 받은 1,000달러 이상의 기부금
기부받은 후 48시간 내에

<표 8-2> 미국 연방의회의원선거 회계보고서의 형태, 범위 및 보고시한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고의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벌금형, 징역형 또는 양자의 병과형을 

처할 수 있음[연방선거운동법 제30109조(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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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부

1) 기부의 개념[연방선거운동법 제30101조(8)]

 기부(contribution)란 연방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체의 증여, 예약

금, 대부금, 선금 또는 금전이나 유가물의 기탁이나, 목적의 제한 없이 정치위원회에 무상으

로 제공된 타인의 용역에 대해 다른 사람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함.

2) 기부금의 사용

(가) 허가된 사용

 후보자가 수령한 기부금과 연방공직에 있는 개인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수령한 기부금은 

다음의 경우 사용할 수 있음.

– 후보자나 개인의 연방공직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지출

– 연방공직자의 의무와 관련한 통상적이고 필요한 지출

– 1986년 내국세법의 제170조(c)에 규정된 조직(공적목적기관에 대한 자선기여금)에 기부

– 상한 없이 정당의 전국, 주, 지방위원회에 양도

(나) 사용 금지

 기부금이나 후원금은 사적 목적의 용도로 전용해 사용할 수 없음.

 기부금이나 후원금은 연방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와 무관한 개인의 비용

을 충당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에 사용된 때에는 전용된 것으로 봄.

– 주택대부금·임대료 및 사용료, 의복 구입, 선거와 무관한 차량비용, 컨트리클럽 회원권, 

여행비용, 일상식료품, 강습료, 유흥비용 기타 여가활동비용

3) 기부제한액(연방선거운동법 제30116,30118,30119,30121,30122,30123조)

 전국은행, 회사 또는 노동단체에 의한 기부 금지, 정부와 계약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기부금

지, 외국인 기부 금지, 타인 명의 기부 금지, 100달러 이상의 현금 기부 금지, 50달러 이상 

익명 기부 금지

※ 2010년 Citizens United v. FEC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은행, 기업, 노동조합 등의 독립지출을 제한

한 조항[연방선거운동 제30118조(a)]을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이들 기관은 Super PAC3)을 설립해 

무제한적인 기부 및 지출이 가능해졌음.

3)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치위원회가 아니며, 정당 또는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조직적으로 연계된 선거운동
을 진행하지 않는 가운데 독립지출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정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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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2021~2022년 미국 연방선거 기부제한액4)

기부자

수령인
전국정당위원회 
계정추가액*****후보자위원회 PAC*

주,선거구,
지역 정당위원회

전국정당위원회

개인
선거당 
$2,900

1년당
$5,000

통합한도액
1년당 $10,000

1년당
$36,500

$109,500 회책당, 1년당

후보자위원회
선거당 
$2,000

1년당
$5,000

무제한 이전 –

주, 선거구 지역 
정당위원회**

통합한도액
선거당 $5,000

통합한도액
1년당

$5,000

다른 정당위원회로
무제한 이전 가능

–

전국정당 
위원회***

선거당
$5,000

1년당
$5,000

다른 정당위원회로
무제한 이전 가능

–
PAC

복수후보****
선거당
$5,000

1년당
$5,000

통합한도액 1년당
$5,000

1년당
$15,000

$45,000 회책당, 1년당

PAC
단일후보

선거당 
$2,900

1년당
$5,000

통합한도액 1년당
$10,000

1년당
$36,500

$196,500 회책당, 1년당

* PAC: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 주, 선거구, 지역정당위원회: 정당 내규에 따라 연방선거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주, 지역 수준에서 운영할 책임이 

있는 기구
*** 전국정당위원회: 정당 내규에 따라 연방선거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전국적인 수준에서 운영할 책임이 있는 기구
**** PAC복수후보: 적어도 6개월 동안 연방선거위원회에 등록하고 최소 50명 이상으로부터 모금하여 최소 5명 이상의 

후보자를 지원
***** 전국위원회 계정추가액(Additional National Party Committee Accounts): 정당전국위원회 활동 중 대통령

후보자 지명 전당대회(The Presidential Nomination Convention), 재검표(재개표) 및 법적 절차 수행, 정당 
중앙당사 건물에 소요될 비용에 대한 각 계정을 따로 만들어 계정별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다. 정치위원회(Political Committee)

1) 정의(연방선거운동법 제30101조)

 연간 총액 1,000달러를 초과해 기부금을 받거나 지출하는 위원회, 클럽, 협회 또는 기타 개

인 집단

4) Federal Election Commission. ‘Contribution limits for 2021-2022 federal elections.’
https://www.fec.gov/help-candidates-and-committees/candidate-taking-receipts/contribution-limits
/ (검색일 2022.7.4.)
총계에는 자회사 및 계열사(PAC 있는 경우)가 포함되며,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여기서 사용된 명칭은 공식 PAC 
명칭이 아닌 PAC과 연결된 조직의 명칭임. 
예를 들어, 코카콜라 비정당 위원회(Coca-Cola Company Nonpartisan Committee for Good Government)는 
단순히 코카콜라(Coca-Cola)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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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선거운동법 제30118조(b) 규정의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의해 설립되는 독립된 분리기금

(separate segregated funds)

 연간 총액 5,000달러의 기부금을 받거나 기부 또는 지출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지출을 연간 

총액 5,000달러를 초과해 행하거나 연간 총액 1,00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 또는 지출을 하

는 정당의 지방위원회

※ 정치위원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방선거위원회에 등록, 회계장부의 기재, 수입․지출보고서의 제출 의

무 등이 부과됨.

<표 8-4> 2021~2022년 미국 상위 20개 정치위원회 현황5)

(2022.5.23. 기준)

PAC
총계

(Total Amount$)
민주당 %

(Dem Pct)
공화당 %

(Repub Pct)

Operating Engineers Union 1,647,200  79.19%  20.81%

American Federation of State/City/Muni 
Employees

1,557,750 99.68% 0.00%

Credit Union National Assn 1,484,000 53.81% 46.19%

National Beer Wholesalers Assn 1,439,500 50.05% 49.77%

Sheet Metal, Air, Rail &Transportation Union 1,413,500 95.08% 4.74%

Council of Insurance Agents & Brokers 1,373,000 43.59% 56.41%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1,322,500 100.00% 0.00%

Home Depot 1,315,000 37.07% 62.93%

Blue Cross/Blue Shield 1,277,450 57.31% 42.46%

National Assn of Realtors 1,264,750 52.88% 47.12%

Eye of the Tiger PAC 1,256,000 0.00% 100.00%

AT&T Inc 1,246,500 60.05% 39.87%

Majority Cmte PAC 1,155,000 0.00% 100.00%

National Assn of Letter Carriers 1,152,950 75.24% 24.76%

American Crystal Sugar 1,142,500 40.26% 59.74%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 1,071,500 93.23% 6.53%

Honeywell International 1,067,500 51.10% 48.90%

American Assn for Justice 1,062,500 98.40% 1.60%

American Bankers Assn 1,021,450 28.54% 71.46%

Comcast Corp 1,003,500 58.50% 41.50%

5) OpenSecrets.org. ‘Top 20 PAC Contributors to Candidates, 2021-2022.’
https://www.opensecrets.org/pacs/toppacs.php (검색일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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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위원회의 종류(연방선거운동법 제30101,30102조)

 주(主) 선거운동위원회(principal campaign committee): 후보자가 지정하고 승인을 받은 

정치위원회로서 후보자당 1개에 한함[연방선거운동법 제30102조(e)(1)].

 수권위원회(authorized committee): 후보자에 의해 후보자를 대신해서 기부 및 지출 권한을 

위임받은 승인된 정치위원회로 복수지정 가능[연방선거운동법 제30102조(e)(1)]

 다수후보자정치위원회(multi-candidate political committee):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정치위원회로서 50명 이상으로부터 기부를 받고 5명 이상의 연방공직후보자에게 기부하는 

정치위원회(주의 정당조직인 경우 제외)

3) 정치위원회의 등록(연방선거운동법 제30103조)

 정치위원회가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연방선거위원회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

야 함.

 후보자는 후보자가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주(主) 선거운동위원회를 지정해야 하며, 수권위

원회가 그 지정을 받은 때에는 지정 후 10일 이내에 주(主) 선거운동위원회를 통해 신고해

야 함.

 설립신고 내용: 정치위원회의 명칭·소재지 및 종류, 관련단체(connected organi zation) 또

는 지부위원회(affiliated committee)의 명칭·소재지·관계 및 종류, 회계장부관리책임자의 

이름·주소·지위, 회계책임자의 이름·주소, 수권위원회의 경우 후보자의 이름·주소·원하는 공

직의 종류 및 소속정당, 이용하는 모든 은행·대금고 또는 기타 예치기관의 명부 등

4) 정치위원회의 회계정리(연방선거운동법 제30102조)

 정치위원회에는 1명의 회계책임자가 있어야 하며, 모든 지출 및 기부의 접수는 회계책임자나 

대리인만이 할 수 있음.

 회계책임자는 서류를 정비하고,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재된 모든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모든 보고서의 사본을 보고서 제출 후 3년간 보존해야 함.

 회계책임자는 기부총액, 50달러 이상을 기부한 자의 이름·주소·기부 일자 및 금액, 연중 200

달러를 초과해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identification), 기부 일자와 지출을 행한 상대방의 이

름·주소·지출 일자 및 금액·지출목적, 그리고 지출의 대상이 후보자인 경우 이름·주소·선출

될 공직, 200달러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한 영수증·명세기입청구서(invoice) 또는 지급이 완

료된 수표(canceled check)를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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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자금의 예탁기관(연방선거운동법 제30102조)

 각 정치위원회는 1개 이상의 주립은행 등 소정의 예탁기관을 지정하고 정치자금의 취급을 

위한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정치위원회는 수령한 모든 수입을 이들 계좌에 예탁함과 동시에 

지출은 이들 계좌에서 지출하는 수표로 해야 함.

 다만, 100달러 미만의 지출에 대해서는 소액 현금회계를 설치하고 현금을 지출할 수 있음(이 

소액 현금 지출에 대해서는 보고의무가 부과됨).

6)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연방선거운동법 제30104조)

 정치위원회는 정치자금에 대해 연방선거위원회에 수입․지출 보고 의무가 있음.

 선거운동에 관한 모든 활동비용에 대해 후보자가 지정한 수권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고 

수입․지출 보고를 해야 함(후보자가 기부를 받거나 지출을 행한 경우에는 후보자 수권위원회의 대리

인으로서 기부를 받고 지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후보자 자신이 직접 보고하는 것도 없음).

 수권위원회는 회계보고서를 후보자의 주(主) 선거운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주 선거운동위원회는 

이를 취합·정리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 주에 보고(연방선거운동법 제30113조) 연방선거운동법

에 따라 수입․지출보고서 등의 제출 의무가 있는 자는 그 등본 1부를 해당되는 주의 주무장관 

또는 주법에 따라 주의 선거운동보고서의 보관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함.

※ 해당되는 주의 의미

· 대통령 또는 부통령선거의 후보자 지명 운동에 관한 명세서와 보고서에 있어서는 해당 후보자를 위한 

지출이 행해진 주

· 상원의원, 하원의원, 준주대표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한 보고서는 

해당 후보자가 출마한 주

 회계보고서의 제출시기[연방선거운동법 제30104조(a)(1)~(5)]

– 제출시기 및 제출횟수는 각 정치위원회의 성격이나 선거실시연도 여부에 따라 다르며, 

상·하의원의 경우 선거실시연도에는 분기보고, 선거 전·후 보고가 있으며, 선거 미실시 

연도에는 반년에 한번 보고

※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연방선거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전자파일 형식으로 열람가능

정치위원회 선거실시연도 선거미실시연도

대통령후보자 정치위원회 월례, 선거 전·후, 분기별 추가보고 월례 또는 분기

상·하, 양원 후보자 정치위원회 선거 전·후, 분기별추가보고 4분기

기타 정치위원회
A(선거 전·후, 분기) or

B(월례, 예비선거 전·후, 연말)
※ A, B를 선택적으로 채택함.

반기

<표 8-5> 미국 회계보고서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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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보고서의 기재사항[연방선거운동법 제30104조(b)]

– 보고기간 개시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전액

– 보고기간 중의 1년도의 총수입액 및 다음 구분의 수입 총액

∙ 정치위원회 이외의 자로부터의 기부총액, 1년 중 총액 2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

부한 자에 대한 기부자의 이름·주소·기부일자 및 금액

∙ 수권위원회에 있어서는 후보자로부터의 기부총액

∙ ·정당의 정치위원회로부터의 기부총액 등

– 보고기간 중 및 해당 연도 중 해당 정치위원회에 대한 기부금의 지출총액

∙ 후보자 혹은 위원회의 활동비를 지불하기 위해 행해진 지출 중 총액 200달러를 넘는 

지출을 한 상대방의 이름·주소·지출일자·지출액 및 지출목적

∙ 수권위원회의 경우 동일후보자에 의해 수권 받고 있는 다른 정치위원회에 대한 이양액 

및 그 명세 등

 회계보고서의 공표[연방선거운동법 제30104조(c)(3),(d)]

  – 정치위원회로부터 제출된 회계보고서를 연방선거위원회 및 주의 담당기관은 공중에 열람

시키거나 청구자의 부담으로 복사본을 교부하거나 간행해 널리 국민에게 공표

– 연방차원의 공표

∙ 회계보고서 수리 후 48시간 이내에 열람이 가능토록 하고 청구자의 비용부담으로 사본 

교부(전자적인 경우는 24시간 이내)

∙ 연방선거운동법에 의해 제출된 보고서를 발간함과 동시에 구매용으로 제공

∙ 연방선거운동법에 의해 제출의무가 부과된 보고서의 제출을 게을리한 수권위원회의 일

람표를 정기적으로 공표

– 주 차원의 공표(인디애나 주의 경우) 

∙ 회계보고서의 제출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주법에 의해 주의 선거운동보고서의 보관책임

이 부과된 공무원은 가능한 신속히(수리 후 48시간 이내) 통상적인 근무시간 중에 열람 

및 복사용을 제공함과 동시에 청구자의 부담으로 사본 교부(인디애나 주 선거법 제3편 

제9조)6)

7) 선거위원회 권한 및 강제 등 

 특별명령, 일반명령, 소환장에 의한 출석요구, 이에 대한 사법명령, 정보공개민사상 의무, 입

법권고 등(연방선거운동법 제30107조)

6) FindLaw. 「Indiana Code」 Titke 3. Elections, Article 9. Campaigns, Chapter 5. §3-9-5-16.
https://codes.findlaw.com/in/title-3-elections/in-code-sect-3-9-5-16.html (검색일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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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적, 사법적 처리, 선거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위반 시 법정모독죄 판결 청구, 강제조치 

전 보고서 미제출자의 통지 및 그 내역 공고, 명백한 사항 법무장관 통지 등(연방선거운동법 

제30109조)

라.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연방선거법 제30109조(d)]

 고의로 연중 총액 2,000달러 이상 기부 및 지출 위반시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보고의무 위반시 벌금이나 징역형 또는 양자의 병과

참조 8-1 1976년 Buckley v. Valeo 판결내용(424 V.S.I)7)

이 판결에서 문제된 것은 1971년의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및 이와 관련된 

1954년 내국세법(內國稅法: Internal Revenue Code)의 규정으로 기부제한액과 지출제한액의 상한을 정한 

것이 합당한가이다. 쟁점으로 제기된 것은 ①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후보자에 관련된, 개인의 정치적 기부와 

지출의 제한, 일정한 연방선출직에 후보자가 쓰는 선거운동비용에 대한 제한, ②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기부 

및 지출에 관한 보고와 공개의 의무, ③ 대통령선거운동에 대한 공적보조제도의 설치, ④ 연방선거위원회의 

구성 등 4가지 점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개인의 기부제한, 보고 및 공개의 의무화, 그리고 공적보조에 대해서는 

합헌성을 인정하였고, 반면 지출의 제한 및 연방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 먼저 기부 및 지출제한의 일반적 원리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개인이나 집단이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정치적 

의사소통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면 토론될 논점의 수, 토의의 깊이, 그리고 청중의 규모가 제한되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표현의 양이 축소된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대중사회에 있어서 실제로 모든 의사표현 수단

에는 돈이 들기 때문이다.…｣ ｢정치적 표현을 위한 지출제한과는 대조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후보자나 정치

위원회(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기부자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능력에 대해 단지 

한계적인(marginal) 제한만을 가져올 뿐이다. 왜냐하면 기부금액제한을 가하더라도 기부를 통해 상징적인 

지지 표시는 허용되는 것이며, 기부자가 후보자나 쟁점에 대해 말하는 것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후보자나 단체가 선거인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데에 기부금을 쓴다면 그 기부금은 정치적 표현으로 끝날 수 

있지만, 기부금이 정치적 토론으로 바뀌는 데에는 기부자 이외의 다른 누구에 의한 표현을 필요로 한다.…｣ 
｢기부금제한의 전반적 효과는 정치적 표현의 증진에 쓰여질 수 있는 돈의 총액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후보자와 정치위원회로 하여금 보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금하게 하고, 법률상 제한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자금을 직접적인 정치적 표현에 쓰게끔 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기부 

및 지출제한규정이 모두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계되지만, 기부제한보다 지출제한규정이 정치적 표현과 결

사에 대해 보다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7) 선거운동자금(공적인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에 대한 지출한도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시
Federal Election Commission. ’Buckley v. Valeo.’
https://www.fec.gov/legal-resources/court-cases/buckley-v-valeo/ (검색일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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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한도액에 대해 ｢지출 상한의 설정은 개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대적 능력을 균등화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높이기 위해 어떤 사람들

의 언론을 제한한다는 논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전혀 생소한 것이며,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대립

적인 원천으로부터 가능한 한 넓게 정보를 전파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선거운동비용 상한설정은 막연히 

증가하는 선거운동비용을 줄이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보건대, 정치적 견해를 전파하기 위한 지출이 낭비적이고 과다하고 현명치 못하다고 결정할 권한이 정부에게 

인정될 수 없다. 헌법이 정하는 자유사회에 있어서 선거운동에서의 공적 쟁점에 대한 토론의 양과 범위를 

통제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 즉 개별적으로는 시민과 후보자, 집단적으로는 단체와 정치위원회이다.｣ 
｢요약하면, 기부금에 대한 1,000달러의 상한액을 정한 규정은 합헌적이다. 이 제한규정은 개별 시민과 후보

자의 정치적 토론의 권리를 직접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과정의 공정성(integrity)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이익

에 기여한다. 이와는 반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상한액 설정 규정은 무효이다. 이 

규정은 후보자, 시민 및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능력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며, 

이러한 제한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규정이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위헌성이라 판시했다.

∙ 위 대법원 판결은 4명의 대법관이 각기 부분적 같은 의견(同旨), 부분적 반대의견(反對意見)을 제시하였다.

참조 8-2 정치활동위원회(Poltical Action Committees: PACs.)8)

∙ 개인, 기업, 노동조합 또는 이익단체 등이 정당이나 후보자의 승인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연방선거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기부 및 지출내역을 보고해야 
함(보고내용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됨).

- 기업, 노동조합, 또는 이익단체 등이 연방선거후보자나 정당에게 기부하려면 PAC을 통한 간접적 방식으로만 
가능

- 최소 1,000달러 이상을 연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기부받거나 지출하는 조직을 의미함(연방선거운동
법 제30101조).

∙ PACs의 종류
- 연방법상 connected PACs과 Non-connected PACs로 분류되며,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Super 

PACs이 추가됨.
- connected PACs: 기업, 비영리단체, 노동조합, 무역협회, 건강단체 등이 만든 PACs으로 단체나 협회 

회원들로부터만 모금함.
- Non-connected PACs: 이슈나 쟁점으로 뭉쳐 개인, Connected PAC, 여러 단체들로부터 모금을 받음.
- Super PACs: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제527조에 따라 조직된 비영리단체의 경우 연방선거

운동 적용되지 않는 개별 이슈별로 정치활동을 하며 이들의 지출을 독립지출(Independent 
expenditures)이라고 해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 의사 표명을 위한 활동에 제한 없이 
지출할 수 있음. 

∙ PACs의 수입과 지출
- 수입: 개인, 정당(위원회), 시민단체, 기업, 노동조합, 다른 PAC으로부터 기부받을 수 있으며, 연방선거운동

법상 연간 기부제한액을 적용받지만 총 모금 한도는 제한 없음. 
- 지출 특정 후보자위원회, 정당위원회, 다른 PAC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제한액을 적용받음.

8) Federal Electio Commission. ‘Political action Committees(PACs).’
https://www.fec.gov/help-candidates-and-committees/guides/?tab=political-action-committees (검색
일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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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가. 선거자금의 모금(선거법 제52-4조)

 모든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일까지 선거와 관련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대리인(mandataire)

을 선임해야 함.

 선거가 실시되는 달의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대리인은 선거자금의 명목으로 기금을 모금

할 수 있음(조기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후보자는 선거자금후원회 또는 재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자금모금이 가능함.

나. 선거자금후원회(선거법 제52-5조)

 선거자금후원회(L’association de financement électorale)는 ｢단체계약에관한법률(1901. 

7.1.)｣ 제5조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후보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함.

 모금방법

– 선거자금후원회는 모든 금융거래 상황을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은행계좌 또는 우체국계좌

를 개설해야 하며, 후보자의 선거운동회계보고서에 후원회회계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 선거자금후원회는 후원금 모금을 위해 제3자에게 발송하는 문서에 모금된 금품을 수취할 

후보자, 후원회의 명칭과 신고일을 표시해야 하며, 후보자는 후원회 또는 수임자의 중개에 

의해서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뜻을 표시함.

 활동기간

– 후원회는 동 후원회의 지원을 받은 후보자가 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 해산 또는 직무를 종료함.

– 후원회의 지원을 받는 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후원회는 입후보등록기간이 

경과된 후 해산됨.

–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후보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결산서를 제출함.

다. 재정대리인(선거법 제52-6조)

 후보자는 선임한 재정대리인의 이름을 그 주소지의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서에는 재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함.

 모금방법 및 활동기간은 선거자금후원회와 동일

※ 후보자는 동일한 선거에서 선거자금후원회와 재정대리인을 동시에 둘 수 없음. 다만, 2명 또는 수명의 

중개인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선거법 제5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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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부금액(선거법 제52-8조)

 기부한도액

– 프랑스 시민이거나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은 하나의 선거에서 1명 또는 수명의 후보자에

게 4,600유로를 초과해 기부할 수 없음.

– 정당이나 정치집단을 제외하고 법인은 어떤 형태로든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직·간접적인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의 재정에 참여할 수 없음.

 기부방법

– 150유로 이상의 기부금은 수표, 계좌이체, 자동이체, 은행카드로 해야 함.

– 후보자가 15,000유로 이상을 기부받을 경우, 총액은 선거비용한도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기부금의 수령금지 

– 후보자는 외국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이나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후보자는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 언론을 통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광고에는 기부금에 

대한 내용 이외의 어떠한 내용도 포함할 수 없음.

 선거비용모금을 위한 직위 남용 금지(선거법 제52-8-1조)

– 프랑스 의회의원인 후보자는 선거비용 충당을 위해 직위 등을 이용하여 대가와 기회 남용 

금지

마. 선거비용제한액(선거법 제52-11조)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선거비용 이외의 회계보고를 위해 각 후보자 또는 후보자명부에 의해 

지출되는 선거비용의 상한선을 설정

 하원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상한선은 각 후보자 당 38,000유로. 이 상한선은 선거구 주민 1명 

당 0.15유로씩 증액

※ 선거비용 상한선은 매년마다 명령(décret)에 의해 국립통계경제연구소의 소비자물가 측정기준에 기초해 

정해짐.

바. 회계보고서의 작성·제출(선거법 제52-12조)

 회계보고서의 작성

– 후보자는 선거자금 모금기간 중에 받은 수입금 총액은 출처별로, 지출비용은 항목별로 

기재한 선거운동회계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회계보고서는 해당 선거가 실시되는 달의 초일의 6개월 전부터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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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보고서의 제출

– 각 후보자는 1차 투표가 종료되는 선거일 이후의 열 번째 금요일 18시 이전까지 공인회

계사 및 인가된 회계원이 작성한 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서 및 부속서류에 수입 및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에 제출

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선거법 제52-12조)

 수 입

  수입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불문하고 얻는 다음의 모든 

수입금

– 후보자 자신이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 후보자를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단체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자금으로 직접 제공하는 금액

– 후보자가 임명하는 재정대리인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충당한 금액

– 후보자에게 제공되는 직접 또는 간접의 편익과 서비스, 후보자에게 이익이 될 만한 기부

금품 등의 평가액

 지 출

  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서에 선거가 실시될 달의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 후보자에 의하여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에서 지출되거나 지출이 약속된 비용의 전

부를 기입해야 함. 후보자의 선거운동지출비용은 그 지급일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 기간 내에 

행해진 모든 비용을 말하며 아래의 비용이 추가됨.

– 정당 또는 정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 정당이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비용도 그 결과가 선거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실시된 것이면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는 판례가 있음.

– 후보자에게 제공되는 직접 또는 간접의 편익과 서비스, 후보자에게 이익을 주는 기부금품

등의 평가액

– 투표용지대, 홍보물 및 벽보 등의 인쇄비, 홍보용 게시판제작비등 국가의 비용상환에 해당

하는 비용은 선거비용한도액에서 제외

아.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선거법 제52-14조)9)

 구 성: 5년의 임기로 임명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

9) cnccfp. ‘À propos - 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
https://www.cnccfp.fr/a-propos/ (검색일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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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원(Conseil d’Etat) 부원장이 추천하는 국사원 판사 또는 명예판사 3명

–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판사 또는 명예판사 3명

– 회계법원장이 추천하는 회계법원 위원 또는 명예위원 3명

 임 무

– 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서의 승인, 기각 또는 수정을 함.

– 회계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

– 회계보고서가 소정기간 내에 미제출 되거나, 회계보고가 기각 또는 수정된 경우에는 선거

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것으로 평가하고 행정법원 선거소송 담당판사에게 소송을 

제기, 부정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소송서류를 검찰에 송부

– 회계보고서 또는 부속서류에 신고된 지출금액이 통상적인 실제 가격에 미달되는 때에는 

후보자에게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권유한 뒤 그 차액을 평가하고 직권으로 이를 선거

운동비용에 산입

– 위원회는 직·간접적으로 후보자에게 제공된 편익·서비스 및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여러 

가지 현물기부 등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선거비용에 산입

– 위원회는 총선거가 실시된 해의 다음 연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을 포함한 업무보

고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

자. 선거비용위반에 대한 제재(선거법 제52조-15조)

 금전적 제재

–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권리 상실

–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후보자는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함.

 형사상의 제재

–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는 선거비용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선거비용자금모금규정을 위반해 금품을 모금 또는 수수한 경우

∙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한 경우

∙ 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서의 작성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서에 지출비용을 고의로 실제가격 이하로 기재한 경우

  ※ 45,000유로의 벌금 및 3년의 징역에 처함(선거법 제113-1조).

– 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서를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 제출된 회계보고서가 

기각된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는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

을 수 있음(선거법 제1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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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 일

 선거운동비용제한액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선거운동비용의 사용액은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

※ 법률상 규제는 없으나 정당 간 협정으로 선거비용지출을 자율적으로 규제

 선거운동비용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가의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을 통한 정당 

수입 중 선거운동에 사용된 재정 비율 및 지출금액은 다음과 같음.

10) 2009/2010 독일 주요정당 재정보고서
http://dip21.bundestag.de/dip21/btd/17/006/1700630.pdf (검색일 2022.7.5.)
2011/2012 독일 주요정당 재정보고서 
http://dip21.bundestag.de/dip21/btd/17/123/1712340.pdf (검색일 2022.7.5.)
2013 독일 주요정당 재정보고서 
http://dipbt.bundestag.de/doc/btd/18/043/1804300.pdf (검색일 2022.7.5.)
2017 독일 주요정당 재정보고서 
https://dip21.bundestag.de/dip21/btd/19/070/1907000.pdf (검색일 2022.7.5.)
Deutscher Bundestag. ‘Fundstellenverzeichnis der Rechenschaftsberichte(List of references of the 
reports).’
https://www.bundestag.de/parlament/praesidium/parteienfinanzierung/rechenschaftsberichte/rech
enschaftsberichte-202446 (검색일 2022.7.5.)
- Drucksache 19/25700: CDU(für wahlkämpfe, for election campaign)
https://dserver.bundestag.de/btd/19/257/1925700.pdf (검색일 2022.7.5.)
- Drucksache 19/27595: Die Grünen, Die Linke, CSU(für wahlkämpfe, for election campaign)
https://dserver.bundestag.de/btd/19/275/1927595.pdf (검색일 2022.7.5.)

<표 8-6> 독일 정당별 수입 대비 선거비용 비율 및 지출금액10)

연도
기민당
(CDU)

기사당
(CSU)

사민당
(SPD)

녹색당
(Grüne)

좌파당
(Die Linke)

2009
43.95%

(€87,998,909.39)
32.14%

(€14,386,281.19)
40.77%

(€84,855,122.72)
42.10%

(€15,597,349.95)
41.79%

(€14,106,248.27)

2010
11.04%

(€13,259,878.48)
2.20%

(€671,195.50)
10.78%

(€13,714,169.49)
9.76%

(€2,493,817.17)
6.53%

(€1,498,389.20)

2011
20.41%

(€27,014,730.83)
2.79%

(€889,232,.53)
17.05%

(€24,134,464.23)
22.01%

(€7,162,002.00)
16.76%

(€4,497,872.52)

2012
12.51%

(€15,287,441.08)
3.99%

(€1,336,081.86)
11.37%

(15,159,388.30)
13.30%

(€4,086,919.16)
11.41%

(€2,939,059.98)

2013
31.18%

(€47,215,140.52)
37.48%

(€20,249,004.62)
25.48%

(€47,429,522.35)
32.73%

(€14,194,405.28)
28.41%

(€8,888,522.26)

2017
37.13%

(€60,866,451.04)
22.38%

(€10,111,195.34)
31.02%

(€56,218,153.10)
33.51%

(€15,849,865.49)
31.52%

(€10,488,792.41)

2019
26.98%

(€40,247,917,73)
20.56%

(€8,872,700.98)
21.82%

(€34,761,006.51)
26.31%

(€13,238,973.25)
30.29%

(€10,372,5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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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본

가. (회계책임자)출납책임자(공직선거법 제180~188조)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및 지출책임자(이하 ‘출납책임자’라 함) 1명을 선임해야 함. 

 후보자는 문서로 출납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정하고 출납책임자와 공동으

로 서명·날인해야 함.

 출납책임자는 후보자의 서면통지로 해임되고, 출납책임자도 후보자에게 서면통지로 사임할 

수 있으며 출납책임자의 사고·결원의 경우 출납책임자를 선임한 자는 우선적인 직무대행자가 

됨. 출납책임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출납책임자는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지출의 책임을 담당하며, 입후보준비를 위한 지출,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지출을 제외하고 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출납책임

자만 지출할 수 있음.

※ 입후보준비를 위한 지출이 후보자나 출납책임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출납책임자 선임 즉시 후보자 

또는 지출자에게 정산해야 함.

 출납책임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모든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장부 보고서를 영수증을 

첨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출납책임자는 회계장부, 명세서, 영수증, 기타 지출증명서류를 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간 보존

해야 함(공직선거법 제191조).

나. 선거운동에 관한 회계보고서의 공표·보존 및 열람(공직선거법 제192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수리한 경우  보고서 요지를 공보 등에 

게재해 일반 국민에게 공표해야 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

며, 누구든지 그 기간 중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선거비용제한액

1) 법정선거비용(공직선거법 제194,196조, 공직선거법시행령 제127조)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비용의 최고액(법정제한액)은 각 선거마다 선거일 공고일 후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함.

 법정제한액은 해당 선거구 내 선거권자 수에 따라 산출하는 인수할액과 선거권자수와 관계없

는 고정액을 합산해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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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출: 법정제한액=B+고정액[B=(선거구내의 선거인명부 등재자수/선거구내의 

의원정수)×인수할액]

<표 8-7> 일본 선거비용제한액(일반선거구)
(공직선거법시행령 제127조)

선거의 종류 인수할액 고정액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선거권자 수×￥15 ￥1,910만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의원수가 2명인 선거구 ￥13
의원수가 4명 이상인 선거구 ￥20

￥2,370만

※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 1명에 대한 지출금액은 ￥5,200만으로 함.

2)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범위(공직선거법 제197조)

 입후보 준비에 소요된 지출로 후보자 또는 출납책임자가 한 지출 이외의 것

 입후보등록 후의 지출로 후보자 또는 출납책임자의 의사에 의한 지출 이외의 것

 후보자가 타는 선박·자동차·말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

 선거일 후 선거운동의 잔무 정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선거운동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납부하는 조세 또는 수수료

 후보자신고정당 및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정당, 기타 정치단체가 행하는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선거운동용 자동차 및 선박을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라. 선거비용위반에 대한 제재

1) 선거비용 법정액 위반(공직선거법 제247조)

 출납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을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출납책임자의 선거비용제한액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등(공직선거법 제251조의2)

 출납책임자가 선거비용의 법정액 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함.

 또한 5년간 해당 선거와 관련된 선거구에서 실시하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음.



제8장 선거비용 ∙   465

6 스페인

가. 선거비용(선거법 제130조)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연합, 연정 또는 선거인단체가 선거소집일로부터 당선인 공포일까지 

아래의 명목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함.

– 선거봉투 및 투표용지 작성

–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직·간접적으로 권장하기 위한 선전 및 홍보

– 선거운동 집회 개최를 위한 장소 임차료

– 후보자들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비상근 직원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 후보자, 정당, 협회, 연합 또는 연정의 지도자 및 후보자 관계 사무원들의 교통수단 비용 

및 이동비용

– 우편 및 소인비용

– 해당 보조금 수령일자까지 미지급된 선거운동용 대출금 이자

– 사무실 개설 및 운영과 선거에 수반되는 용역에 대한 필요한 만큼의 경비

나. 선거비용제한액

 의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 연합, 연정 또는 선거인단체가 후보자군을 추천하는 선거구에서 투

표권을 가진 주민총수에 0.37유로를 곱한 금액을 선거비용제한액으로 함(선거법 제175조제2항).

 어떠한 정당, 연합, 연정 또는 선거인단체도 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은 불변 유로 통화를 단위로 함(선거법 제131조제1항).

 두 개 이상의 보통·직접선거가 실시될 경우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당, 연합, 연정 및 선거인단

체는 의회의원 선거에 허용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5% 이상의 금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음(선거법 제131조제2항).

다. 선거자금 조달

 정치자금 기부(선거법 제128,129조)

– 모든 중앙정부기관, 공공기관, 독립기관 또는 공단, 국가, 자치주, 도·시 소유의 공사, 반

관반민(半官半民)기업, 중앙정부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납품, 공사 등을 하는 모든 기업

들로부터 나온 기금을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는 금지

–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온 기부금도 금지 

– 누구든지 동일한 정당, 연합, 연정 또는 선거인단체가 개설한 계좌에 10,000유로 이상 

기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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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거사무장(선거법 제121~123조)

 모든 후보자는 수입․지출 및 회계를 담당하는 선거사무장(administrador electoral, election 

manager)을 두어야 함. 동일한 도(province)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모든 정당, 연합 또는 

연정은 단일 선거사무장을 둠.

 두 개의 도 이상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연합 및 연정은 추가로 총 선거사무장

(administrador general, general manager) 1명을 두어야 함. 

※ 해당 정당·연합·연정의 대표자에 의해 임명된 총괄 선거사무장은 선거소집일 이후 11일 전에 중앙선거

위원회에 알림(선거법 제174조).

 총괄 선거사무장은 정당, 연합, 연정 및 선거인단체의 선거 관련 수입․지출 및 회계에 관해 

책임을 지며 현행 기업회계 기준에 준해 작성함.

 성년자로 민법상 권리 및 참정권을 완전히 누리는 스페인 시민이면 누구나 선거사무장으로 

임명될 수 있음. 

– 후보자 대리인이나 정당, 연합 또는 연정의 총괄 대리인은 총괄 선거사무장의 자격을 겸

임할 수 있으나, 후보자 본인은 선거사무장이 될 수 없음.

마. 선거비용 회계 및 감독

 선거비용 회계(선거법 제124~126조)

– 총괄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장은 중앙선거위원회 및 도선거위원회에 각각 정치자금 모금

을 위한 은행계좌를 알려야 함. 

– 은행계좌 개설은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된 날부터 할 수 있으며 어느 은행이나 할 수 있으

며, 계좌 개설 24시간 이내에 알려야 함.

– 선거비용과 관련된 모든 정치자금의 기부는 위 개설된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지출도 

같은 계좌에서 출금되어야 함.

– 선거운동이 끝난 뒤 계좌의 잔금은 선거일 후 90일 이내에 사전에 지출이 결정된 경비 

결제에만 사용될 수 있음. 

–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 선거사무장에게 통보가 되지 않은 선거비용에 대한 청구는 

무효이며 결제 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선거위원회 또는 

중앙선거위원회는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음.

– 정치자금을 입금하는 기부자들은 본인의 이름, 주소, 신분증 또는 여권번호를 은행 직원에

게 제시해야 하고 기부행위를 타인 또는 법인 명의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할 경우 그 

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함.

– 정당이 계좌에 입금할 경우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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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 회계 감독(선거법 제132조)

– 선거소집일부터 선거일 후 100일까지 중앙선거위원회 및 도선거위원회가 선거비용 및 

선거보조금에 대한 회계를 감독함. 이 경우 감사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중앙선거위원회와 도선거위원회는 언제든지 은행 등에 선거경비 관련 거래실적,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회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음.

– 중앙선거위원회와 도선거위원회는 선거사무장에게 선거비용 회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의 질의에 답해야 함.

– 회계조사 도중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통보하고, 선거비용제한액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됨.

 감사원에 회계 보고(선거법 제133,134조)

– 선거보조금을 수령할 요건을 충족하거나 보조금에 대한 선급금을 신청했던 정당·연합, 연

정 또는 선거인단체는 선거일 후 100일부터 125일 사이에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대한 

상세한 회계자료를 증빙과 함께 감사원에 제출

– 회계자료 제출은 다수의 도에서 실시한 선거에 참여한 정당·연합 및 연정의 경우 총괄 

선거사무장이, 나머지 경우에는 선거사무장이 함.

– 감사원은 선거일 후 200일 이내에 선거비용 회계 결과를 공포하는데, 선거비용의 수입·

지출과 관련하여 부정이 발생했을 때 해당 정당·연합·연정 또는 선거인단체에 선거보조

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축소할 것을 건의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의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검찰에 알려야 함. 

– 감사원은 위 기한 내에 각 정당·연합·연정 및 선거인단체에게 타당하게 지출된 선거경비

의 규모를 밝히면서 그 근거를 갖춘 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함.

– 감사원이 보고서 송부한 후 한 달 이내에 중앙정부는 교부 예정 금액에 대한 특별 지원법

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이 보조금은 의회 승인 후 100일 이내에 지급함.

7 스웨덴

 선거법에 선거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선거비용제한액도 

없음.

8 스위스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에 선거비용에 관련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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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캐나다

가. 선거비용의 범위(선거법 제376조)

 선거비용은 선거기간동안 등록정당이나 후보자를 직접 홍보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

하는데 사용된 모든 비용으로, 비화폐성 기부금(non-monetary contribution)을 포함.

– 기금모금 활동비용, 특정인을 후보자나 정당 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은 제외함.

 선거비용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 광고 또는 홍보자료 제작비용, 매체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한 자료 발행·배포·방송 비용, 선거사

무관계자(agent) 등에 대한 인건비, 회의장 사용료, 다과비용, 연구 및 여론조사 비용 등

나.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선거법 제477조의49~52)

 선거법 제477조의5에 따라 결정된 선거구별 후보자 선거비용 기준금액과 선거소집령 발행된 

날의 인플레이션 조정계수로 정함.

 인플레이션 조정계수는 선거관리청장이 매년 4월 1일 전 해당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한 조정

계수를 관보에 발표(선거법 제384조)

– 조정계수는 1992년을 100으로 기준점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당일 전년도의 통계청

이 산정해 발표한 연도별 평균 소비자가격지수를 분자로, 1998년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

이 산정해 발표한 연도별 평균 소비자가격지수인 108.6을 분모로 산정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시 즉결심판을 통해 2,000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함(선거법 제497조의4제1항, 제500조제1항).

1) 예비(수정)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산정 

최초 15,000명의 선거인: 1명당 2.1735캐나다달러
이후 10,000명의 선거인: 1명당 1.092캐나다달러
나머지 선거인의 경우: 1명당 0.546캐나다달러

※ 제한액에 후보자의 여행, 생활, 기타 개인 지출은 포함되지 않음.

2) 저인구밀도의 지역(km²당 평균 10명 미만 선거구) 

 평균선거구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과 각 km²당 0.31캐나다달러 또는 위 표의 25% 

중 적은 금액으로 함. 단, 평균 선거구선거비용제한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3) 선거인수 평균 이하 선거구

 총선거

–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가 총선거에서 전체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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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된 평균선거인 수보다 적은 경우 선거인 수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수와 평균선거인 

수의 중간을 선거인 수로 선거비용 산출

 보궐선거

–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가 직전 총선거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평균선거인 수보다 적은 경우 선거인 수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수와 평균선거인 수의 

중간을 선거인 수로 선거비용 산출

4) 회계보고(선거법 제477.59조)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목적만으로 사용할 별도 계좌를 개설해야 하

고, 수입과 지출은 모두 이 계좌를 통해야 함(선거법 제477조의46).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는 규정된 서식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의견서, 회계감

사 의견보고서를 포함한 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 선거일 후 4개월 이내에 선거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정치자금회계보고서에는 선거비용지출내역, 정치자금 미지급금 내역서 및 후보자 대출내역, 

세부내용, 기부금 총액과 200캐나다달러 이상 후원자 명단 및 후원금액, 지출증빙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함.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고의를 수반하는 위법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판을 경우 50,000캐

나다달러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양자의 병과(선거법 제497조의4, 제500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시 즉결 심판을 통해 2,000 캐나다 달러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형

다. 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선거법 제430조)

 후보자를 추천한 등록정당의 선거구 예비선거인명부의 선거인 수 또는 그 선거구의 수정선거

인명부의 선거인 수 중에 더 큰 값에 0.735캐나다달러를 곱한 기준금액과 선거소집령 발행

된 날의 인플레이션 조정계수로 정함. 

※ 인플레이션 조정계수: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참조 

1) 선거일 연기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총독이 선거법 제59조에 따라 1개 이상의 선거구의 선거일 연기를 명하면 선거기간이 연장되

고 그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도 늘어남. 

 해당 선거구 예비선거인명부의 선거인 수 또는 그 선거구의 수정선거인명부의 선거인 수 중에 

더 큰 값에 0.735캐나다달러를 곱한 기준금액을 기존 선거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과 인플레

이션 조정계수, 연장된 선거기간의 일수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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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정당을 대신하여 후보자에게 이전한 비용 

 회계책임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를 통해 지출되었으나 선거사무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지출

된 것이 아닌 비용  

3) 선거비용 초과금지(선거법 제431조)

 등록정당의 사무국장은 정당을 대신해 선거법 제430조에 따라 산정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

과하여 지출해서는 안 됨.

 등록정당 또는 제3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피하기 위해 서로 공모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10 호 주

가. 선거비용의 정의

 선거비용이란 선거와 관련한 사안(electoral matter)을 전달하거나 만들기 위한 뚜렷한 목적

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함(연방선거법 제287AB조).

 선거비용에 관한 수입·지출 및 보고를 위해(연방선거법 제287V조)

– 등록된 정당, 후보자, 그리고 단체는 대리인(agent)을 지정

– 선거운동원들(political campaigners)과 관계 단체들(associated entities)은 회계책임

자(financial controllers)를 지명

나. 기부금(political donations/gift)

 후보자, 정당 및 주의 정당 또는 준주지부에 대한 현금, 물품기부 가능(연방선거법 제302B조)

 외국인은 정당, 후보자, 상원후보자 그룹에 등록된 관계 단체 및 선거운동원들에게 1,000호

주달러 이상을 기부할 수 없고, 또한 단체, 선거운동원, 제3자에게 외국인 기부는 허용하지 

않음(연방선거법 제302A조).

 후보자의 대리인은 선거일 후 15주 이내에 선거 또는 재선거에서 후보자였던 기간 동안 후보

자가 수령한 모든 기부의 총액, 기부자 수, 기부에 관한 상세한 사항(후보자 그룹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후보자 그룹이었던 기간 동안 그 그룹에서 받은 기부금 내역)이 포함된 회계보고서를 선거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연방선거법 제304조).

 10,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기부는 기명으로 해야 하고, 10,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익명 

기부금은 연방정부에 귀속됨(연방선거법 제3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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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거비용 보고 및 공개

 후보자나 상원선거 후보자 그룹의 자격으로 선거기간 동안 사용된 선거비용 지출 내역은 선거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개해야 하며, 대리인은 회계보고의 책임이 있음(연방선거법 제

307A조).

 후보자와 각 단체의 대리인은 선거일 후 15주 이내에 후보자와 각 단체 구성원의 권한으로 

지출한 선거비용의 세부 사항을 기재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연방선거법 제309조).

 등록된 정당, 선거운동원, 제3자 및 관계단체는 선거비용 외에도 회계연도 마지막 날 이후 

16주 이내에 선거위원회에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세부내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연방선

거법 제314AAA조).

 회계공개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 세부내역을 명시해야 함(연방선거법 제314AC조).

※ 2021~2022년 연중 회계공개기준 금액: 14,500호주달러11) 

 선거위원회는 제출된 선거비용 보고서를 공표함(연방선거법 제320조).

라. 선거비용 관련 벌칙

 후보자 또는 상원의원선거 후보자 단체 대리인이 연간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연방선거법 제309조)

– 60 페널티 유닛

– 공개하지 않는 선거비용 지출액을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는 

그 금액의 3배

 등록된 정당 또는 등록된 정당의 주 지부 대리인이나 회계책임자가 회계연도에 제출하는 연간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연방선거법 제314AB조)

– 120 페널티 유닛

– 공개하지 않는 선거비용 지출액을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는 

그 금액의 3배

 관계단체와 제3자가 연간 회계보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연방선거법 제314AEA조, 제314AEB조)

– 60 페널티 유닛

– 공개하지 않는 선거비용 지출액을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는 

그 금액의 3배

※ 미공개 비용의 경우 그 금액의 3배

11) AEC. ‘Financial Disclosure Guide for Politiccal Parties 2021-22 financial year.’ p.14.
https://www.aec.gov.au/Parties_and_Representatives/financial_disclosure/guides/political-parties/i
ndex.htm (검색일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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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정당의 선거비용에 

제한을 두는 국가

한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기

에, 베냉, 부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카보베르데,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

화국,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조지아,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요르단, 케냐, 키르기스스

탄, 라트비아,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몽골, 몬테네그로, 미얀마, 네

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파라과이, 필리핀, 포르투갈, 러시아, 산마리노, 상투

메프린시페,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수단, 탄자니아, 태국, 토고, 튀니지,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제한을 두는 국가

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

에, 베냉, 부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카보베르데, 캐나다, 중앙

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

트, 프랑스, 조지아, 기니,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몰타, 모리타니, 모리

셔스, 멕시코,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슬로

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제도, 대만, 탄자니아, 태국,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영국

출처: IDEA. Political Finance Database. 
‘39. Are there limits on the amount a political party can spend?’,
‘41. Are there limits on the amount a candidate can spend?’
https://www.idea.int/data-tools/data/political-finance-database (검색일 2022.4.7.)

<표 8-8> 각국의 선거비용지출에 대한 제한

구분 국가명

정당이 정기적으로 

회계보고하는 국가

한국,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

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기에,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

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캐나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칠레,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코트디브아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조

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슬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

흐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

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모리타니,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폴란

드, 포르투갈, 콩고공화국,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

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웨덴,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튀니지, 튀르키예, 우간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예멘, 

잠비아

<표 8-9> 각국의 선거비용 보고서 제출 및 공개여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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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정당이 선거비용을 
보고하는 국가

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호주, 아르
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기에,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
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가봉, 조지아,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
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
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소토, 라이베
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몰도바, 몽고,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상투메프
린시페,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스페인, 수단, 수
리남, 시리아,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튀니지, 우간다(의회선거),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잠비아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고하는 국가

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아르메니아, 호주, 아제르바이잔, 방글
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부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프로
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에스토니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조지
아,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
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슬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
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
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몰타,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니제르, 북마케도니아, 파키스탄, 
팔라우,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수단,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투발루, 우간다(대통령선거),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보고서 
공개 국가

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안도라,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
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카보베
르데,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
국,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과테
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라이
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디브, 말리,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
제르,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수단,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대만, 타지키스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우간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
키스탄, 잠비아

※ 바베이도스, 벨기에, 베냉, 보츠와나, 이스라엘, 말라위, 말레이시아, 나미비아, 필리핀, 산마
리노는 비정기적으로 공개

출처: IDEA. Political Finance Database. 
‘47. Do political parties have to report regularly on their finances?’
‘48. Do political parties have to report on their election campaign finances?’
‘49. Do candidates have to report on their election campaign finances?’
‘51. Is information in reports from political parties and/or candidates to be made public?’
https://www.idea.int/data-tools/data/political-finance-database (검색일 2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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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비용제한액 근거규정

한 국

∙ 후보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
 -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

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 원 
가산

∙ 정당(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인구수×90원

공직선거법
제121조

영 국

∙ 후보자
– 군(county)선거구: £8,700+선거권자 1명당 6펜스
– 구(borough)선거구: £8,700+선거권자 1명당 9펜스

※ 보궐선거시는 선거구당 £100,000
∙ 정 당

-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당 £30,000 
∙ 정당은 선거의 전·중·후를 불문하고,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한 다음날부터 선거가 

끝난 기간 동안 제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1983년
국민대표법 

제76조

미 국 

∙ 후보자: 제한액 없음.
∙ 정 당

– 상원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주에서 1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해당 주의 투표연령인구×2센트 또는 20,000달러 중 많은 금액

– 2명 이상 선출하는 경우
후보자당 10,000달러(한화 1,300만 원정도)

연방선거운동법
제30116조

(d)(3)

프랑스  
∙ 후보자
 - €38,000+선거구민 1명당 €0.15를 가산

선거법
제52-11조

독 일
∙ 법률상 규제는 없으나 정당 간 협정에 의해 선거비용 지출을 자율적으로 규제
∙ 선거별 선거운동비용의 상한액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 선거운동비용의 사용액은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규정

–

일 본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 [(선거구내의 선거인명부 등재자 수/ 선거구 내 의원정수)×(선거권자 수×

￥15)]+￥1,910만
∙ 참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 [(선거구내의 선거인명부 등재자 수/ 선거구 내 의원정수)×(선거권자 수×

￥13/20)]+￥2,370만(의원수가 2명인 선거구 ￥13/ 4명이상인 선거구 20)

공직선거법
제194,196조

스페인
∙ 정당
 -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수에 €0.37를 곱한 금액

선거법
제131,175조

스웨덴 ∙ 규정 없음. –
스위스 ∙ 규정 없음. –

캐나다

∙ 후보자
 - 선거권자 최초 15,000명까지: 1명당 C$2.1735
 - 이후 10,000명: 1명당 C$1.092
 - 나머지 선거권자: 1명당 C$0.546
∙ 정당
 - 선거권자 수에 C$0.735를 곱한 금액

선거법
제430조,제477조

의49~52

<표 8-10> OECD국가의 선거비용제한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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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UF(unidades de fomento, an amount fixed in UF) 물가상승률에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실질가치가 
변하지 않는 칠레의 계정 단위 Banco central Chile. ‘Unidad de Fomento(Unit of Account).’
https://si3.bcentral.cl/estadisticas/Principal1/metodologias/EC/IND_DIA/ficha_tecnica_UF_EN.pdf 
(검색일 2022.8.24.)

13) Banco central Chile. ‘Daily Indicators.’ 
https://si3.bcentral.cl/Indicadoressiete/secure/IndicadoresDiarios.aspx?Idioma=en-US (검색일 2022.8.24.)

14) Servicio Electoral de Chile. ‘Resolución O N°0058 -Establece los máximos de Gastos Electorales 
permitidos para las precandidaturas Presidenciales; eventuales elecciones Primarias del 4 de julio de 2021 
(18 de julio), próximas elecciones de Presidente de la Republica, Senadores, Diputados y Consejeros 
Regionales del 21 de noviembre de 2021 y eventual segunda votación del 19 de diciembre 2021.’
https://www.servel.cl/eleccion-presidencial-parlamentarias-y-de-consejeros-as-regionales/(검색일 
2022.8.24.)

국가명 비용제한액 근거규정

호 주 ∙ 규정 없음. –

오스트리아
∙ 후보자: €15,000
∙ 정  당: 각 정당 €7,000,000

– 둘 이상의 정당이 동일한 후보자명부를 제출한다면 각 정당 제한액의 합산 총액 

정당법
제4조제1항

벨기에

∙ 후보자
– 지난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와 동일한 수의 후보자와 추가후보자 1명 당
– 지난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 1명 당 
 : €8,700+(€0.035×후보자가 출마한 선거구의 지난 선거 선거권자 수)
– 이 외 후보자: €5,000

∙ 정  당: €1,000,000
※ 정당선거비용 중 25%는 후보자 선거비용으로 배분가능. 각 후보자 당 해당 

금액의 10%까지 배분할 수 있음.

정치자금법
제2조제1,2항

칠 레

∙ 후보자
– 상원의원: 1,500UF+(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최초 20만 명×0.02UF)+(다음 

20만 명×0.015UF)+(나머지 선거권자×0.01UF)
– 하원의원: 700UF+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수×0.015UF

※ 1UF12): 2022년 8월 24일 기준 1UF 당 33,715.33CLP(한화 약 49,295
원)13), UF값은 선거비용제한액 결정일을 기점으로 유효함.

※ 선거구별 선거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선거위원회는 선거비용제
한액을 선거구별로 산출하여 공시

※ 2021년 선거구별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14)

∙ 정 당: 소속 후보자 각각의 비용제한액 총합의 1/3

– 상원의원: 최대) 1,820,668,001CLP(한화 약 27억 원)
최소) 99,976,752CLP(한화 약 14억 원)

– 하원의원: 최대) 475,806,889 CLP(한화 약 7억 원)
최소) 62,600,189CLP(한화 약 9,000만 원)

선거비용제한
및

투명성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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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직기준위원회(Standards in Public Office Commission: SIPO) 
https://www.sipo.ie/en/ (검색일 2022.9.1.)

국가명 비용제한액 근거규정

체 코

∙ 후보자
– 상원의원
· 1차 선거만 참여시) 후보자 1명당 2,000,000CZK(VAT 포함, 한화 약 1억 

1천만 원)
· 1,2차 선거 모두 참여시) 후보자 1명당 2,500,000CZK(VAT 포함, 한화 약 

1억 3천만 원) 
– 하원의원: 9,000,000CZK(VAT 포함, 한화 약 4억 8천만 원)

선거법
제16c조제2항

덴마크 ∙ 규정없음. –
에스토니아 ∙ 규정없음. –

핀란드 ∙ 규정없음. –

그리스

∙ 후보자: €150,000× 선거구별 계수
※ 출마하는 선거구의 의석수에 따라 선거구별 계수가 증가함. 
– 최초 의석수 1개의 기본계수는 1이며, 2~7석의 경우 의석수마다 0.5씩 증가, 

8석 이상인 경우부터는 0.1씩 계수가 증가함.
– 계수(coefficient)는 조정될 수 있음.
– Cyclades, Dodecanese 지역의 선거구별 계수는 의석수마다 0.5씩 고정 증

가함.
∙ 정  당: 정당에 제공된 국고보조금(regular funding) 마지막 지급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정치자금법
제13,14조

헝가리
∙ 후보자: 5,000,000HUF을 기준으로(법 시행 이후 첫 총선 실시연도부터)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반영하여 매해 조정
∙ 정  당: 정당이 등록한 후보자 수에 비례하여 산정

선거자금법
제7조

아이슬란드

∙ 후보자 : 2,000,000ISK+선거권자 1명당 140~320ISK
※ 18세 이상 주민 5만 명 이상 거주하는 선거구: 1명당 140ISK 증액

18세 이상 주민 4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 거주하는 선거구: 1명당 185ISK 증액
18세 이상 주민 2만 명 이상 3만 명 미만 거주하는 선거구: 1명당 230ISK 증액
18세 이상 주민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거주하는 선거구: 1명당 275ISK 증액
18세 이상 주민 1만 명 미만 거주하는 선거구: 1명당 320ISK 증액

정치조직
활동법 
제7조

아일랜드

∙ 후보자
– 의원수 3석 선거구: €30,150(한화 약 4,000만 원)
– 의원수 4석 선거구: €37,650(한화 약 5,000만 원)
– 의원수 5석 선거구: €45,200(한화 약 6,000만 원)
– 정당 또는 후보자 회계책임자는 선거일부터 56일 이내에 지출내역 보고서를 

선거비용 지출 회계검토를 담당하는 공직기준위원회15)에 제출
∙ 정당에 소속된 후보자는 본인에게 허용된 선거비용제한액 중 일부를 정당이 사용

하도록 할 수 있음. 
– 정당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은 개별 후보자들이 양도한 비용제한액의 합산

으로 결정됨.

선거법(1997)
제32조제1항

제a,b호,
제36조제1항제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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דו ח  ב י ק ו ר ת  ע ל  ח ש ב ו נ ו ת  ה ס י ע ו ת  ו ר ש י מ ו ת  ה מ ו ע מ ד י ם  ל ת ק ו פ ת  ה ב ח י ר ו ת  ל כ נ ס ‘  ‘ .(State Comptroller's Office)מש ר ד  מ ב ק ר  ה מ ד י נ ה  (16
 Audit report on the accounts of the factions and the lists of candidates for the election period)ה23-
for the 23rd Knesset).’
https://www.mevaker.gov.il/he/publication/Articles/Pages/2022.03.27-Mimun.aspx (검색일 2022.8.24.)

17) Korupcijas novēršanas un apkarošanas birojs. ‘KNAB aprēķinājis limitēto priekšvēlēšanu aģitācijas 
izdevumu apmēru, KNAB has calculated the limited amount of pre-election campaign expenses.’
https://www.knab.gov.lv/lv/jaunums/knab-aprekinajis-limiteto-prieksvelesanu-agitacijas-izdevumu
-apmeru (검색일 2022.8.24.)

18) ODIHR Election Expert Team Report. ‘Republic of Lithuania Parliamentary Elections, 11 and 25 
October 2020.’ p.13. 
https://www.osce.org/files/f/documents/e/a/477730_0.pdf (검색일 2022.9.7.) 

국가명 비용제한액 근거규정

이스라엘

∙ 정  당: 정당연합 또는 신진 정당연합의 경우 70FU를 초과하는 비용을 사용할 
수 없음.
– 5명 미만 의석 정당: 10FU
– 5명 이상 11명 미만 의석 정당: 2FU×의석

 – 11명 이상 의석 정당: 10명까지 2FU, 그 이상은 1.5FU
※ FU, 자금조달 단위(מי מ ו ן  י ח י ד ת, financing unit): 공공기준위원회가 결정해 

관보에 공표함[2022년 현재 ₪1,819,066(한화 약 7억 3천만 원)]16)

정당자금법
제1b조

제7조제A~D항

이탈리아
∙ 후보자: (선거구 당 고정비 €52,000)+(선거권자 수×€0.01)
∙ 정  당: 전국 상·하원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권자 수×€1.00

상·하원의원 
선거운동법
제7,10조

라트비아

∙ 정당: 월평균 근로소득×해당 선거구내 이전선거 선거권자 수×0.0004(계수)
– 2022년 의회선거,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 

€708,05317)

※ 중앙통계국에서 발표한 전년도 월평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함.

정치자금법
제84조제1항

리투아니아

∙ 후보자
–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수×0.0001×VMDU
※ 결과값 가장 앞 유효숫자 2자리에서 반올림(맨 앞 세 번째 숫자 반올림)
※ 결과값이 10VMDU 보다 작은 경우 선거비용은 10VMDU로 고정
※ VMDU: 국가 월평균 임금(2020년 €970)
※ 2020년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31,000~€43,00018)

∙ 정당
– 전국 선거권자 수×0.0005VMDU
※ 2020년 정당 선거비용제한액 €12,000,000

선거운동자금법
제14조제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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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Needs Assessment Mission Report. ‘Luxembourg, Parliamentary Elections, 14 October 2018.’ p.7.
https://www.osce.org/odihr/389582?download=true (검색일 2022.9.7.)

20) OpenLEX. ‘Podwyższenie kwoty limitu wydatków komitetów wyborczych w wyborach do Sejmu 
Rzeczypospolitej Polskiej(Increasing the amount of the spending limit of election committees in 
elections to the Sejm of the Republic of Poland).’ 
https://sip.lex.pl/akty-prawne/dzu-dziennik-ustaw/podwyzszenie-kwoty-limitu-wydatkow-komiteto
w-wyborczych-w-wyborach-do-19180908 (검색일 2022.9.7.)

국가명 비용제한액 근거규정

룩셈부르크 ∙ 규정없음.19) –

멕시코

∙ 하원의원(지역구선거):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300(지역구하원의원 총수)
※ 하원선거만 실시되는 해는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

∙ 상원의원(지역구선거) 하원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출마하는 상원의원선거 선
거구 수(단, 선거구 수는 최대 20개)
※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정당국고보조금 총

액의 20%

연방선거법
제243조

제4항제a,b호

네덜란드 ∙ 규정없음. –

뉴질랜드
∙ 후보자: NZ$30,600
∙ 정  당: NZ$1,301,000+(출마 선거구 수×NZ$30,600)

※ 총독이 시행령으로 매년 조정

선거법 
제205C,206C,

266A조

노르웨이 ∙ 규정없음. –

폴란드

∙ 상원의원: 전국 선거권자 수×0.18PLN(약 55원)×정당이 후보자를 등록한 선거
구의 수/100(상원의원 총수)

∙ 하원의원: 전국 선거권자 수×0.82PLN(약 250원)×정당이 후보자를 등록한 모든 
선거구에서선출된 의원의 수/460(하원의원 총수)
– 재정담당장관은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인 경우 비용제한액을 조정해야 함

(2021년 선거권자 당 제한액기준 0.97PLN, 약 284원).20)

※ 방송광고비용은 선거운동비용제한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선거법 
제136,199,200,

259조

포르투갈
∙ 후보자: IAS×60에 해당하는 금액
※ IAS(Indexante dos apoios sociais, 사회지원단위지수), 2022년 €443.20

정당 및
선거운동자금법

제20조

슬로바키아 ∙ 정 당: 최대 €3,000,000(VAT 포함, 한화 약 402억 원)
선거운동법
제3조제1항

슬로베니아 ∙ 정당 및 후보자: 출마하는 선거구 선거권자 1명당 €0.4
선거운동법 

제23조

튀르키예 ∙ 규정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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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위반 시 제재내용 근거규정

한 국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직선거법
제258조

정치자금법 
제46조제5호

영 국
∙ 부패행위(매수·향응제공, 선거비용 허위보고), 위법행위(위법고용, 교통시설 등 위

법대차, 선거비용 규정 위반): 당선무효 및 공민권 제한
∙ 선거비용 관련 보고서 미제출 등: 벌금 부과

1983년 국민대표법 
제85조

미 국
∙ 고의로 연중 총액 2,000달러 이상을 기부 및 지출 위반 시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병과
∙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보고의무 위반 시 벌금형이나 징역형 또는 양자의 병과

연방선거운동법 
제30109조(d)

프랑스  

∙ 선거비용자금모금규정을 위반해 금품을 모금 또는 수수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 한 경우,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의 작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은 €45,000의 벌금 및 3년의 징역에 처함.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 권리가 상실되며, 초과액에 상당
하는 금액을 국고 납입해야 함.

∙ 회계보고서 기간내 미제출하거나 제한액 초과 지출시 후보자는 1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음.

선거법 
제52-15, 113-1, 

118-3조

일 본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시: 3년 이하 금고 또는 ￥50만 이하 벌금 
∙ 출납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 위반으로 형에 처해진 때는 당선무효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일정기간 정지(벌금형: 5년, 금고이상: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누범자는 10년)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251조의2

스페인
∙ 선거비용제한액 위반 시 벌금 부과
∙ 선거비용 관련 회계 위조 시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함

선거법 
제132,149조

캐나다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시 즉결심판을 통해 C$2,000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 선거비용 관련 위법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C$50,000의 벌금이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양자병과

선거법 
제497조의4제1항,

제500조

호 주 ∙ 기간 내 회계보고서 미제출시 벌금 부과 연방선거법 제309조

오스트리아

∙ 선거비용제한 규정 위반 시 초과액 구간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해 합산 부과

– 10%이하 초과: 초과금액의 최대 15% 벌금

– 10%초과 25%이하: 초과금액의 최대 25% 벌금 

– 25%초과 50%이하: 초과금액의 최대 100% 벌금

– 50%초과: 초과금액의 최대 150% 벌금

∙ 회계보고서 기록·보고의무 위반: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30,000 이하의 벌금 
∙ 기부금의 기록·보고 의무 위반: 최대 €20,000 이하의 벌금 
∙ 기부금 모집 규정 위반: 위법의 정도에 따라 최저 해당 기부액, 최고 해당 기부액의 

3배 이하의 벌금 

정당법
제10조제6~8항,

제12조

<표 8-11> OECD국가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 시 제재내용



480  ∙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국가명 위반 시 제재내용 근거규정

벨기에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제한액 초과금에 해당하는 벌금(단, 최소 €25,000~최대 
월별 보조금의 4배)부과

∙ 정당 선거비용 중 후보자 배분 비율 위반: €1,000 이상 €250,000 이하의 벌금
(재범의 경우 2배)부과

∙ 보고서 관련 위반: €1,000 이상 €30,000 이하의 벌금 부과

정치자금법
제13,14조

칠 레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 UF를 기준으로 
선거위원회에서 금액을 산출해 벌금 부과
– 10% 미만 범위 내 초과액: 초과금액×2
– 10% 이상 25% 미만 범위 내 초과액: 초과금액×3
– 25% 이상 범위 내 초과액: 초과금액×5

∙ 기부금제한액 초과, 불법기부금 모집 시 벌금 부과

선거비용제한 및 
투명성법
제6,29조

체 코
∙ 정당, 정당연합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할 경우
 – 최소 10,000CZK(한화 약 53만 원)~최대 [선거비용제한초과액×1.5]에 해당하

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

선거법
제16G조제2항제J호,

제4항제D호

에스토니아

∙ 기부금의 모집 및 선거비용기록·보고 의무 위반:  최대 €15,000 이하의 벌금
– 위반된 기부금의 반환을 연체한 경우 납부액의 0.85%를 매 일일마다 가산

∙ 정당 회계 기록·보고 의무위반: 정당, 후보자가 위반한 경우 최대 300 벌금단위 
(trahviühikut: 에스토니아의 벌금 기준 단위, 현재 €4), 법인이 위반한 경우 
최대 €15,000 이하의 벌금

정당법
제1212조, 

제1214조~제1216조

핀란드
∙ 보조금의 사용, 선거운동자금과 기부의 조달보고 및 운영계획에 관한 보고의무가 

올바르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의 처벌위원회가 벌금을 부과하거나 정당보조금
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명령할 수 있음.

정당법 제9e,11조
선거자금법 제10조
감사원법 제15조

그리스

∙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초과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
∙ 정  당: 선거비용제한액 초과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초과금액이 선거비용제

한액의 50% 이상인 경우 벌금과 함께 다음 해 국고보조금(regular funding)지급
을 하지 않음.

정치자금법
제24조제6항,
제25조제5항

헝가리

∙ 보조금에 대한 회계보고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의 2배를 
재무부에 반환

∙ 부적절한 보고로 감사원이 승인을 거부한 경우 해당 금액의 2배 반환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시 초과지출 금액의 2배를 정부에 반환
∙ 감사원이 정당 자금의 위법을 감사해 재무부에 보고. 위법에 따른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 부과

선거자금법
제8조제3항

제8A조제3항
제9조제4항

아이슬란드

∙ 기간 내 회계보고 미제출시 벌금 부과
 – 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지출액이 550,000ISK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보고의무 

 면제
∙ 기부금 모집 한도 위반 시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정치자금법
제10,13조

아일랜드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을 선거비용 보전금액
에서 삭감

∙ 승인되지 않은 선거비용을 제출, 위법한 기부금 모집, 기부내역서, 금전기부증명
서, 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2,500의 벌금

∙ 기부내역서 제출기한 초과 1일마다 최대 €500의 벌금 부과
∙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기부내역서, 법정신고서, 금전기부증명서, 입출금내역

서를 고의로 공직기준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병과

선거법(1997)
제25,40조,

제43조제2항제d호,
제3항제c호,제5항
벌금형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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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ODIHR Election Expert Team Report. ‘Republic of Lithuania Parliamentary Elections, 11 and 25 
October 2020.’ p.15.
https://www.osce.org/files/f/documents/e/a/477730_0.pdf (2022.9.8.)

국가명 위반 시 제재내용 근거규정

이스라엘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경우 지출을 명령한 자 또는 정당연
합이나 후보자로부터 지출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징역 1년 또는 형법 제61
조제a항제3호에 따라 75,300NIS(한화 약 3,000만 원)의 벌금 부과(한도액 초과
에 대한 벌금은 초과액의 4배 또는 결정된 벌금 중 높은 벌금을 부과)

∙ 선거결과 발표 후 16주 이내 선거기간 동안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및 감액 

∙ 위법한 기부금을 받거나 위법하게 사용한 경우 또는 선거자금으로 받은 국고보조
금 또는 대출자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26,000NIS　이하의 벌금

정당자금법
제9A조제c항

이탈리아 

∙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① 초과금액 이상: 3배 이하의 행정벌금
② 초과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 2배 이상인 경우 ①의 벌금과 함께 후보자 자격 
박탈

∙ 정  당: 선거비용제한액 초과금액의 50% 이상 3배 이하의 행정벌금
∙ 선거비용지출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000~€500,000 의 행정벌금 

상·하원의원 
선거운동법

제15조제9,16항
정당 및 선거운동에 

공공기부감소와 
보고서의 투명성에 

관한 법
제13조

라트비아

∙ 부패방지국(KNAB)은 정당 또는 연합의 선거비용지출제한액 초과금액을 30일 이
내로 국고로 귀속시킴.

∙ 해당 정당 또는 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패방지국은 초과금액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정치자금법
제10조제2¹항

리투아니아

∙ 정치자금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
 ‑ 선거비용제한액을 10% 이상 초과할 경우 
 ‑ 미신고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 이상을 차지한 경우 
 ‑ 서류미비, 분실, 보고서 불일치인 경우 

※ 위반사항에 대하여 중앙선거위원회가 2년간 선거비용 직접지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벌
금을 부과할 수 있음.21)

정치자금법
제23,24조

정당법 제20조

멕시코

∙ 선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시 연방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 정  당: 행위의 경중에 따라 현행 최저임금×10,000일에 해당하는 벌금(재범 시 
2배 징수), 국고보조금 최대 50% 삭감

∙ 후보자: 행위의 경중에 따라 현행 최저임금×5,000일에 해당하는 벌금, 후보자등
록 취소

∙ 무소속후보자: 행위의 경중에 따라 현행 최저임금×5,000일에 해당하는 벌금, 후
보자등록 취소, 선거비용 미신고 또는 미반납시 연속 2회 선거출마 금지

연방선거법
제443조제d,f항
제456조제1항

제a,c,d호

네덜란드

∙ 정당의 회계보고서·보고 의무 위반시: 최대 €25,000 이하의 벌금
∙ 정당이 벌금을 선고 받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일정 기간 중단
 – €1,125 미만의 벌금:1년/ €2,250 미만의 벌금: 2년/ €3,375 미만의 벌금:3

년/ 그 이상의 경우 4년간 보조금 지급 중단

정당자금법
제37,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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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선거운동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문서, 계정을 선거일 이후 3년까지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NZ$40,000 이하의 벌금

∙ 선거비용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NZ$40,000 이하의 벌금
∙ 선거비용보고서가 허위 또는 잘못 기재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시

– (불법, illegal)위법 의도가 없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최선의 과정을 거쳤을 
경우 재정담당관이나 당대표는 NZ$40,000 이하의 벌금, 그 외 당사자의 경우 
NZ$10,000 이하의 벌금

– (부패, corrupt)위법 사실을 인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 
병과

선거법
제204E,205F,205N,

205O,206D조
선거자금법

제106,143,144조

노르웨이
∙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 시 국고보조금 삭감
∙ 회계보고 시 고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정당법
제28,30조

폴란드

∙ 정당의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작성의무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

∙ 선거자금이 아닌 정당자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
역

∙ 선거자금의 목적 외 사용 1,000PLN 이상 100,000PLN 이하의 벌금
∙ 규정에 초과된 기부를 수락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한 경우 벌금 또는 

징역

정당법 
제34c조, 

제49c~49h조 

포르투갈

∙ 불법자금조달, 선거비용제한액 위반: 1년 이상 3년 미만의 징역
∙ 정치자금 관련 위반: 기부금, 경상보조금 등

– 정당: 최소 IAS의 10배 최대 IAS 400배 미만에 해당하는 벌금
– 정당대표: 최소 IAS의 5배 최대 IAS 200배 미만에 해당하는 벌금

∙ 수입과 지출 비용에 대한 차별, 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정당, 법인이사, 개인별
로 벌금을 규정 
※ IAS(Indexante dos apoios sociais, 사회지원단위지수), 2022년 €443.20

정당과 
선거운동자금법 

제28,29조

슬로바키아
∙ 회계보고서 미제출, 선거운동특별계좌 사용규정 위반 시 €10,000~100,000

(한화 약 1,400만~1억4,000만 원)의 벌금 부과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시 초과액 2배에 해당하는 벌금

선거운동법
제19조제3,8항

슬로베니아 ∙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경우 €7,000 이상 €20,000 이하의 벌금 부과
선거운동법

제39조제1항

※ 독일,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룩셈부르크, 튀르키예는 정당이나 후보자 모두 선거비용지출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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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거비용 보전

정당이나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나,
프랑스·독일·일본·스페인·스웨덴·캐나다에서는 일정한 제한요건을 달성한 자에 한하여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줌.
그 외 무료우편, 라디오·텔레비전 등 방송시설, 세금혜택 등을 통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스위스 선거법에는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음. 

1 영 국

가. 무료우편물(1983년 국민대표법 제91조)

 후보자는 선거인 1명당 1통씩 선거에 관한 내용의 선거인사문 등을 넣은 중량 60g 이내의 

우편물을 무료로 송부 할 수 있음.

나. 정당의 선거방송 등(1983년 국민대표법 제93조)

 정치광고를 위해 방송 시간을 구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BBC나 주요 TV·라디오 방송사

는 일정 자격을 갖춘 정당들에게 선거 때나 특정 행사 때 무료로 방송 시간을 제공

다. 선거집회를 위한 시설의 이용(1983년 국민대표법 제95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공개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거관리관이 선거소집령을 수령한 날

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등 부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집회를 소집한 자 또는 집회를 개최한 자는 장소의 준비, 난방, 조명 및 청소와 집회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개최 후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함.

2 미 국

 연방의회 상·하원의원에 관한 연방 차원의 선거비용 보전은 없음.

※ ｢내국세법｣ 제95장 제9004조의 조건을 충족한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은 대통령선거운동기금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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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음(내국세법 제95장 제9006조).

 현재 14개 주가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함.22) 

– 보조금을 받는 후보자는 선거에서 지출한 금액과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에 

제한이 있음.

주(부)지사(12) 주의회(5) 주연방법원 등(2)

애리조나, 코네티컷, 플로리다, 
하와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애리조나, 코네티컷,
하와이,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뉴버지니아

 ‘선거청렴프로그램(Clean Election Program)’을 도입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후보자에게 선

거비용 보전해줌.

– 메인 주, 코네티컷 주, 애리조나 주23)에서 제공되는 선거청렴프로그램에서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5달러 이하의 기부금을 모으고 자신의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후보자에게 선거에서 지출한 금액을 보전함.

※ 뉴멕시코 주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선출직 법관만을 대상으로 함.

 플로리다와 하와이 주는 매칭펀드 제도(Matching Funds Programs)를 활용해 후보자에게 

기부모금액을 정하고 지출액의 한도 내에서 보전함.24)

 정당의 전당대회나 선거권자 등록 독려 등을 위한 정당활동에 대해 정당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함.

–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이오와, 미네소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로드아일

랜드 및 유타 주에서는 납세할 때 주 정당에 기부한다고 표시할 수 있는데 금액은 1달러

에서 25달러 사이임.

22) NCSL. ‘Public Financing of Campaigns: Overview.’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public-financing-of-campaigns-overview.a
spx (검색일 2022.7.5.)

23) ARIZONA STATE LEGISLATURE. 「ARIZONA REVISED STATUTES」 Title 16. Article 2. Citizens Clean 
Elections Act. 949(Controls on spending from citizens clean elections fund), 950(Qualification for 
clean elections funding), 951(Clean elections funding)
https://www.azleg.gov/arsDetail/?title=16 (검색일 2022.7.5.)
Legislative Commissioners’Office. 「GENERAL STATITES OF CONNECTITUT」 Title 9 Elections. 
Chapter 157. Citizens’Election Program.
https://www.cga.ct.gov/current/pub/chap_157.htm (검색일 2022.7.5.)
Maine Legislature. 「Maine Revised Statutes」 Title 21-A. Election. Chapter 14. The Maine Clean 
Election Act.
https://legislature.maine.gov/statutes/21-A/title21-Ach14sec0.html (검색일 2022.7.5.)

24) The FLORIDA SENATE. 「2021 Florida Statutes」Title IX. Chapter 106. 106.32 Election Campaign 
Financing Trust Fund.
https://www.flsenate.gov/Laws/Statutes/2021/0106.32 (검색일 2022.7.5.)



제8장 선거비용 ∙   485

– 플로리다 주(Fla. Stat. 99.103)는 해당 후보자로부터 받은 후보신청 수수료의 15%를 정

당에 돌려줌.

– 아이오와 주(I.C.A. §68A.601)는 해당 연도의 세금이 $1.50 이상인 사람은 세금 환급을 

제출할 때 정당의 선거운동기금으로 $1.50를 기부할 수 있음.

3 프랑스

가. 선거벽보 게시판 설치(선거법 제51조)

 각 지방자치단체는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용 선전물을 붙일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선정·준비

해야 함.

 선거운동용 게시판 설치장소는 각 후보자 및 각 후보자명부에 평등하게 주어져야 함.

나. 홍보물 등 송부 및 작성비용 보전

 선거일 20일까지 설치된 선거운동위원회에서 선거구 내 각 선거인에게 우송되는 홍보물, 투

표용지 등을 발송하고 배포함(선거법 제166조).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는 선거벽보, 투표용지, 홍보물의 용지대, 

인쇄비 및 붙이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전(선거법 제167조)

다. 라디오·TV를 이용한 무료 방송(선거법 제167-1조)

 정당 및 정치단체는 라디오·TV 등 방송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

※ 자세한 내용은 제6장 제4절 방송시설 이용 선거운동 프랑스편, p.352 참조 

라. 선거운동비용 보전(선거법 제52-11-1조)

 국가가 선거비용제한액의 47.5%를 보전

– 다만, 보전금액은 후보자의 개인 자산에서 지불된 비용 총액과 선거운동으로 지출된 비용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5%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후보자, 제출기한 내에 선거운동계좌

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 선거운동용 계좌가 폐쇄되거나 상속재산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후보자에게는 보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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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 일

 독일의 선거비용 직접 지원과 관련해서는 각 정당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국고

보조금 제도를 두고 있으며, 간접 지원으로는 공영 방송시설을 이용한 무료방송 제도가 있음.25)

5 일 본

 정당교부금(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은 매년 국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선거에 활용할 수 

있으며,26) 간접 지원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음. 

가. 선거운동용 자동차의 무료 사용(공직선거법 제141조제7항)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 중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

되지 않은 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령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용 자동차

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선거운동용 통상엽서의 무료 배부(공직선거법 제142조제5항)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상엽서는 무료

로 함.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용 포스터 게시장 설치(공직선거법 제144조의2)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포스터 게

시장을 설치함.

라. 후보자의 신문광고 무료게재(공직선거법 제149조제6항)

 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선거에서 신문광고를 무료로 할 수 있음.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는 명부 신고정당의 해당 선거구의 득표총수가 해당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수

의 100분의 2 이상,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는 명부 신고정당의 득표총수가 해당 선거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함.

25) 독일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각국의 정당․정치자금제도 비교연구』 IV. 2. 다. 국고보조금: 독일 편 p.420~426 참조 
방송시설 이용 선거운동은 제6장 선거운동 제4절 독일 편, p.353 참조 

26) 일본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각국의 정당․정치자금제도 비교연구』 IV. 2. 다. 국고보조금: 일본 편 p.427~4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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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견방송(공직선거법 제150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신고정당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중 일본방송협회 및 기간방송사업자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의 방송시설을 이용해 

공익을 위해 정견을 무료로 방송할 수 있음.  

 후보자신고정당은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견방송을 위한 녹음 또는 녹화를 

무료로 할 수 있음.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참의원의원 후보자(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는 중의원명부 신고정당 

등,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는 참의원명부 신고정당 등)는 선거운동기간 중 일본방송협회 및 

일반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해 정견을 무료로 방송할 수 있음.

바. 경력방송(공직선거법 제151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일본방송협회는 후보자의 이름·연

령·당파 및 주요경력 등을 선거인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방송을 함.

사. 개인연설회에 있어서 공영시설 무료사용(공직선거법 제161조)

 후보자(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로 해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

원선거의 후보자인 자 이외의 자 및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외)·후보자 신고정당 

및 중의원명부 신고정당 등은 학교 및 공민관, 지방공공단체가 관리하는 공회당 등을 사용해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음.

※ 후보자 신고정당의 경우 신고후보자와 관련된 선거구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의 구역 안에 있는 시설, 

중의원명부 신고정당 등은 신고한 중의원명부에 관련된 선거구의 구역 안에 있는 시설에 한함.

아. 선거공보의 발행(공직선거법 제167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

보를 선거마다 1회 발행해야 함.

자. 특수승차권의 무료 배부(공직선거법 제176조)

 후보자는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로 총 15매(참의원합동선거구선거는 30매)의 

특수승차권을 받을 수 있음.

※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는 총 6매의 특수승차권 또는 특수항공권을 받을 수 있음.



488  ∙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6 스페인

가. 선거보조금(선거법 제127조, 제127조의2)

 국가는 1985년 기본법률 제5호의 특례조항에 따라 상·하원의회의원, 유럽의회의원 및 시의

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연합, 연정 또는 선거인단체에 선거비용을 보조함.

– 다만, 그 금액은 감사원이 감사업무 수행 중 선언하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국가는 가장 최근에 실시된 의회, 유럽의회, 시의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획득하고, 이후에 

의석을 상실하지 않은 정당, 연합 및 연정에게 보조금의 선급금을 지급 

– 선급금은 동일한 정당, 연합, 선거인단체 또는 연정이 가장 최근 같은 선거에서 수령한 

총 보조금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선급금은 선거소집일로부터 21일에서 23일 사이에 신청

 2개의 도 이상의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연합 또는 연정의 경우 해당 총선거사무장이 중앙선

거위원회에 신청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선거사무장이 도선거위원회에 신청함.

 중앙정부는 선거소집일 29일째가 되는 날로부터 해당 선급금을 선거사무장이 수입·지출하게 

해야 함. 

 국가는 회계감사원에 회계자료를 제출(선거일 후 100일부터 125일 사이에 제출)한 후 30일 이

내에 또한 아직 회계감사원의 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도 이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국가관보에 게재된 총 선거결과에 해당하는 보조금 중 90%를 선급금으로 차감한 후 선거사

무장에게 교부함(선거법 제133조제4항). 

나. 선거보조금 지급 기준(선거법 제175조제1항)27)

 상․하원의회 의석수 및 득표수를 기준으로 지급

  – 상·하원의회 각 의석 마다 21,167.64유로

– 하원의원 후보자명부 중 최소 1석 이상 얻은 경우 득표한 1표당 0.81유로

– 상원의석을 얻은 경우 득표한 1표당 0.32유로

다. 선거운동 관련 비용 지원(선거법 제175조제3항)

 국가는 정당·연합·연정 및 선거인단체가 봉투, 투표용지 또는 선전물이나 홍보자료를 선거인

27) INFO ELECTORAL. ‘PROCEDIMIENTO DE LAS SUBVENCIONES Y AYUDAS TRAMITADAS POR EL 
MINISTERIO DEL INTERIOR(PROCEDURE FOR SUBSIDIES AND AID PROCESS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https://infoelectoral.interior.gob.es/opencms/es/partidos-politicos/financiacion-de-partidos-politi
cos/procedimiento-de-las-subvenciones/ (검색일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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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직접적·개인적으로 발송할 경우 경비를 보조함.

– 상원 및 하원의원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각 선거구 선거인 1인당 0.22유로를 배정하되, 

이 경우 하원 또는 상원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을 대상으로 하며, 횟수는 1회로 제

한됨.

– 위의 지원금은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관한 사실을 입증해야 함. 

 7 스웨덴

 투표용지 비용 보전(선거법 제6절 제8조)

– 해당 선거 또는 최근에 실시한 2회의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이미 의회에 의석이 있거나 선거를 통해 의석을 확보한 정당

– 해당 선거구 선거인 총수의 3배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작성 비용을 정부가 보전함.

※ 선거인 총수는 해당 선거가 실시되는 해 전년도 3월 1일에 ｢국세청 주민등록업무 관련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법｣에 따라 주민등록부의 정보에 근거해 산정

8 스위스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에 관련 규정 없음.

9 캐나다

가.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최초 보전분(선거법 제477조의73)

– 선거관리청장은 선거구의 선거 결과 보고서를 수령한 즉시 당선인이 있는 경우 당선인 

이름,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모든 후보자의 이름, 선거비용제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명시된 증명서를 세입징수관에게 통보

– 세입징수관은 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후보자의 선거비용과 개인비용에 대한 부분보전금

으로 통합세입기금에서 지급. 부분보전금은 선거사무관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음.

– 선거관계자는 수령한 부분보전 금액이 과지급 반환기준(선거법 제477조의73제3항)에 해당

할 경우 초과분을 세입징수관에게 반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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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보전분(선거법 제477조의74)

– 선거관리청장은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내역 및 회계보고서를 수령한 때 후보자와 후보자

의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법의 비용보전 규정을 준수했다는 확인서 및 후보자가 선거비

용제한액의 30% 이상을 지출했다는 증명서, 후보자의 선거비용과 개인비용 변제의 최종 

분할금이 기재된 증명서를 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함.

– 세입징수관은 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통합세입기금에서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

– 최종 보전액은 이미 수령한 부분보전금액이 최종 보전액 계산 기준에 따라 합산된 금액보

다 적은 경우에 지급됨.

– 선거비용 보전 공제: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

과 정도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액을 다음과 같이 공제함.

∙ 5% 미만 초과: 초과 1달러당 1달러 

∙ 5% 이상 10% 미만 초과: 초과 1달러당 2달러

∙ 10% 이상 12.5% 미만 초과: 초과 1달러당 3달러

∙ 12.5% 이상 초과: 초과 1달러당 4달러 

  ※ 여기서 달러는 캐나다달러 임.

– 선거비용 보전 공제액이 최종 보전액 보다 많은 경우 선거사무관계자는 이전 수령한 부분

보전금(최초 보전분)에서 그 차액만큼을 세입징수관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함.

나. 정당의 선거비용보전(선거법 제444조)

 선거관리청장은 선거법 제437조에 따라 등록된 정당의 선거비용보고서를 접수 한 후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정당이 총선거에 지출한 선거비용 50%와 선거 관련 경상비용의 

90%(최대 250,000달러)의 보존비용 금액이 명시된 증명서를 세입징수관에게 제출

– 선거관리청장이 등록정당 및 사무소의 선거비용보고서를 제출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

한 때 

– 회계보고서에 감사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을 때

– 등록된 정당의 추천 후보가 선거의 총 유효투표총수 2% 이상을 득표하거나, 정당이 추천

한 후보자가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확보한 경우

 선거비용 보전 공제: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정도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액을 다음과 같이 공제함.

– 5% 미만 초과: 초과 1달러당 1달러씩 

– 5% 이상 10% 미만 초과: 초과 1달러당 2달러

– 10% 이상 12.5% 미만 초과: 초과 1달러당 3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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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이상 초과: 초과 1달러당 4달러

※ 여기서 달러는 캐나다달러 임. 

 세입징수관은 증명서를 수령하면 통합세입기금에서 해당 금액을 등록정당에 보전함.

다. 무료 정견방송(선거법 제345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방송사는 모든 등록 정당에게 총선거의 선거소집령 발행일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 방송법에 따라 무료로 정견방송 시간을 배정해야 함.

 서면으로 방송시간 할당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정당에는 2분, 그 외의 정당에는 

요청한 시간에 대해 가능한 시간 비율에 따라 방송시간을 배정함.

– 무료방송시간 제공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 산정 시 제외함. 

10 호 주

 등록된 정당, 후보자, 상원의원선거 후보자 그룹은 선거에서 제1순위 투표를 4%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보전 받음(연방선거법 제293조).28)

– 총 보전금액은 후보자가 득표한 1순위 득표수로 결정되며, 상원의원 후보자 그룹의 경우 

그룹투표 1순위 득표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 금액산정 계산 기준은 1순위 투표당 3,016호주달러

 (자동지급액) 선거비용 중 11,029달러는 선거일로부터 20일 후 가능한 신속하게 자동 지급하

며, 그 이상의 선거비용은 청구해야 함(연방선거법 제296조).

 (추가지급액) 11,029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실제 후보자나 등록된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범위 내로 제한되며, 초과분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요청서를 선거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이

후 지급됨(연방선거법 제297조).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선거일 후 20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거위원회에 요청해야 하며, 선거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의 수용 또는 거절을 최종 확정해야 함(연방

선거법 제298B조, 제298C조).

– 청구비용은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정당 또는 후보자 

운영경비는 포함되지 않음.

– 선거위원회가 보전 청구를 거절한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28) AEC. ‘Election funding.’
https://www.aec.gov.au/parties_and_representatives/public_funding/ (검색일 20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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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정기적 경상보조금 

지원 국가

앙골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

아,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키프로스, 덴마크, 지부티,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

랑스, 조지아, 그리스,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라트비아, 레소토,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몰도바, 몽

골, 나미비아, 북마케도니아, 니제르, 노르웨이, 파푸아뉴기니, 페루, 콩고공화국, 루마니아, 세

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세이셸, 솔로몬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대만,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우크라이나, 영국, 예맨, 짐바브웨

선거보조금 

지원 국가

호주, 부탄,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캐나다, 엘살바도르, 뉴질랜드, 니카라과, 스리랑카, 타지키

스탄,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미국(대통령)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모두 지원하는 국가

한국,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아르헨티나, 베냉, 볼리비아,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 도미니카공화국, 에

콰도르, 에티오피아, 가봉, 독일,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자메이카, 리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파나마,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르완다,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

아, 스페인, 토고, 튀르키예,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출처: IDEA. Political Finance Database. 
‘Are there provisions for direct public funding to political parties?’
https://www.idea.int/advanced-search?th=Political%20Finance%20Database&region=&questio
n=&region=&question= (검색일 2022.4.7.)

<표 8-12> 각국의 선거비용 직접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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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미디어*
(free or 

subsidized 
access to 

media)

O

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
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
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
프로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핀란
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지아,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아이슬란드, 인도,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키르기스스
탄,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몰타, 모리셔스, 멕시
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
르,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콩고공화
국,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루시아, 산마리노,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대만, 타지키스탄, 태국, 
토고, 튀르키예,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영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예멘, 잠
비아, 짐바브웨

X

오스트리아, 바하마, 벨리즈, 보츠와나, 코모로,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피지, 그레나다,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란, 키리바시,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
부르크, 말레이시아, 몰디브, 마셜제도, 모리타니,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나우루, 네팔, 노르웨
이,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세인트키츠네비스, 사모아,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스웨덴, 
시리아, 탄자니아, 동티모르,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우간다, 우크라이나, 미국, 바누아투

기타**
(indirect public 

funding)

O

한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아제르바
이잔,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부룬디, 카보베르데, 캐나다, 차드, 칠레, 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프로
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과테말라, 기니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레소토, 리투아니아, 룩셈
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몬테네
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우루,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노르웨이, 파나
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딘, 산마리노,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바키아, 슬로베니
아,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스웨덴, 스위스, 대만, 타지키스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X

알제리, 안도라, 오스트리아, 바하마, 방글라데시, 벨리즈, 불가리아, 캄보디아, 카메룬, 중앙아
프리카공화국, 코모로, 콩고,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피지, 조지아, 가나, 그리
스, 그레나다, 가이아나,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자메이카, 요르단, 케냐, 키리바시, 키르기스스
탄,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마셜제도,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나코, 몽골, 
나미비아, 네팔,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파키스탄, 팔라우,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사모
아, 상투메프린시페,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리남,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투발루,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 정당들이 미디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보조금을 지원
** 미디어에 대한 지원 외에 정당, 후보자, 기부자에 대한 세금혜택 등 국가가 간접적으로 지원
출처: IDEA. Political Finance Database. 

‘32. Are there provisions for free or subsidized access to media for political parties?’
‘35. Are there provisions for any other form of indirect public funding?’
https://www.idea.int/advanced-search?th=Political%20Finance%20Database&region=&questio
n=&region=&question= (검색일 2022.4.7.)

<표 8-13> 각국의 정당 활동 관련 간접비용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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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종류 지급요건 금액 근거규정

한 국

국고보조금

∙동일 정당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
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균등배분

∙ 그 외 정당으로 5석 이상의 원내정
당에 5%,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인 정당에 2% 배분

∙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

정치자금법 
제25,27조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 여성후보자를 30%이상 추천한 

정당에 총액의 50% 지급
 - 20~30%미만 추천한 정당에 

30% 지급
 - 10~20%미만 추천한 정당에 

20% 지급

∙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

제26,26조의
2,26조의3

∙장애인추천보조금
 - 장애인후보자를 5%이상 추천한 

정당에 총액의 50% 지급
 - 3~5%미만 추천한 정당에 30% 

지급
 - 1~3%미만 추천한 정당에 20% 

지급

∙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

∙청년추천보조금(39세이하 후보자)
 - 청년후보자를 20%이상 추천한 

정당에 총액의 50% 지급
 - 15~20%미만 추천한 정당에 

30% 지급
 - 10~15%미만 추천한 정당에 

20% 지급

∙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

영 국 지원금

∙ 정책개발보조금(PDGs)
 - 하원의회에서 2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배분

∙ 보조금 총액 ￡200만 
 - 50%는 자격을 갖춘 정당에 동등배분
 - 나머지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12조
∙ 하원의회 야당에 대한 보조금 

(short money)
∙( 의석수×￡18,297.43)와 득표수 (득표

한 매 200표 당×￡36.54)

∙ 상원의회 야당에 대한 보조금 
(cranborne money)

∙ 2019~2020년에 노동당과 자유민주당
에 각각 £640,300와 £319,696 지급

미 국 선거보조금
∙ 의회선거, 정당에 대한 지원 없음.
∙ 대통령선거(지출한도 존재)에 대한 

보조금만 있음.
-

연방법 
제26편 
제9003,
9033조

프랑스

국고보조금

∙ 최근 하원의회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정치단체 중 최
소 50개 선거구에서 후보자별로 
1%이상 득표한 경우

∙ 정당별 1차 투표 득표수의 €1.59를 곱
한 금액

정치자금 
투명법 
제8,9조

선거비용 
보전

∙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득표한 후보자

∙ 선거비용제한액의 47.5%
선거법

제52-11-1조

<표 8-14> OECD국가의 선거비용 직접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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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종류 지급요건 금액 근거규정

독 일 경상보조금

∙ 유럽의회의원선거·연방하원의원
선거 정당명부 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0.5%

∙ 주의회의원선거 정당명부 투표에
서 1% 이상 득표 또는 정당명부 없
는 당이 해당 선거구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 득표수 기준) 연방의회, 유럽의회, 주의
회의 경우 유효득표수 1표 당 €0.83(최
초 400만 표 득표 시 1표당 €1)

∙ 정당 수입 기준) 당비 또는 기부금 €1당 
€0.45

정당법 
제18조

일 본
경상보조금

(정당교부금)

∙ 중의원 또는 참의원의원 5명 이상
이 있는 정당이나 최근 실시된 중
의원지역구선거 또는 비례대표선
거, 참의원지역구선거 또는 비례대
표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2%이
상 득표한 정당 또는 정치단체

∙ 의원수비율(참의원, 중의원 수)과 득표비
율(참의원, 중의원선거) 각각의 2분의 1 
비율로 계산한 합계액

정당조성법 
제2,8조

스페인

경상보조금

∙ 상·하원의회, 유럽의회의원 및 시
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연
합, 연정 또는 단체

∙ 상·하원의회선거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와 득표수에 따라 배분

정당자금법 
제3조

선거보조금

∙ 상·하원의원 각 의석마다 €21,167.64
∙ 하원의석을 1석 이상 얻은 경우 1표당 

€0.81
∙ 상원의석을 1석 이상 얻은 경우 1표당 

€0.32

선거법 
제175조

스웨덴 경상보조금

∙ 정당지원금
 - 최근 2회의 선거에서 의석을 얻은 

정당

∙ 총액 324,704SEK를 정당별 의원수에 
비례해 산정

정당지원법
제2,3조

∙ 사무국 지원금
 - 의회선거에서 4%이상 득표한 

정당

∙ 기본지원금
 - 총액 5,803,200SEK을 1년 차에 755, 

2년차에 50%, 2~4년차에 25% 지급
 - 4%를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게 총 지원

금의 1/12를 매달 지급
 - 기본지원금 외 여당에 의석당 16,350 

SEK, 야당에 의석당 24,300SEK를 
추가로 지급

제5~8조

스위스 경상보조금 ∙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 교섭단체별로 기본금액 144,500CHF 

지급, 소속의원 1명당 26,800CHF추가 
지급

연 방 의 원 의 
소득과 인프
라 및 원내교
섭단체 지원
금에 관한 연
방법 제12조

캐나다
선거비용

보전

∙ 정당
 - 유효투표총수의 2%를 득표하거

나,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총수의 5% 득표

∙ 선거비용의 50%, 선거관련 경상비용(최
대 C$250,000) 90%를 보전

선거법 
제444조

∙ 후보자
 - 당선,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 시
∙ 선거비용제한액의 30%를 보전

제477조의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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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Ministerstvo financí ČR. ‘Příspěvky vyplacené politickým stranám, politickým hnutím a koalicím v 
roce 2021(Contributions paid to political parties, political movements and coalitions in 2021).’ 
www.mfcr.cz/cs/verejny-sektor/podpora-z-narodnich-zdroju/politicke-strany-a-hnuti/prispevky-vy
placene-politickym-stranam-p-46509 (검색일 2022.8.26.)

국가명 종류 지급요건 금액 근거규정

호 주
선거비용

보전

∙ 정당․후보자
 - 제1순위투표에서 4% 이상 득표

한 경우

∙자동지급액 A$11,029
∙제1순위 득표 1표당 A$3.016를 곱한 
금액

 ※ 2022.7.1.~12.31.기준

연방선거법 
제293,
296조

오스트리아 경상보조금

∙5석 이상을 얻은 정당
∙연간 €218,000를 1,3분기에 나누어 지
급

정당지원법
제1조

∙의석을 얻은 정당

∙나머지 금액*을 득표수에 비례하여 1,3분
기에 나누어 지급

 *연간연방기금(선거권자 총수×€4.8) - 
5석 이상 정당지원금

∙ 의석을 얻지 못했으나 의회선거에
서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을 득
표한 정당

∙ 획득한 득표당 €2.5를 의회선거 실시 
후 6개월 내에 지급

벨기에 경상보조금
∙ 선거운동과 관련한 보조금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정당에 대한 
연간보조금이 있음.

∙ €125,000(정당에 소속된 상원의원 1인
당 €50,000 증가)

∙ 지난 총선에서 득표한 유효투표 1표당 
€1.25씩 추가 지급(상원의원이 있는 정
당은 득표당 €1 추가)

정치자금법
 제16조

칠 레

경상보조금

∙ 상·하원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또는 무소속후보자

∙ 지난 선거 득표수×0.04 UF
 – 기준 UF에 등록된 선거권자 총수의 

40%를 곱한 금액 이상 60%를 곱한 금
액 이하 

정당법
제40조

선거보조금

∙ 지난 선거 득표수×0.02UF
∙ 지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나 

무소속후보자는 지난 선거 최저 득표 정
당이 받은 금액을 지급

∙ 선거 후 기부금 등으로 지원되지 못한특정 
선거운동비용에 대한 보전제도도 있음.

선거비용
제한 및
투명성법

제15,17조

체 코

경상보조금
29)

∙ 하원의원선거에서 최소 3% 이상 
득표

※ 고정보조금
∙ 연간보조금 6,000,000CZK

(한화 약 3억 원)
∙ 3% 이상 득표 시 0.1%마다 

200,000CZK(한화 약 1,000만 원)
를 추가하되 최대 5%까지만 추가 지급

정당법
제20조

제3,4,6,7항

∙ 의석획득
※ 위임보조금
∙ 연간보조금 1석 당 900,000CZK

(한화 약 4,500만 원)

선거보조금
∙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정당
∙ 유효투표 1표 당 100CZK

선거법 
제85조



제8장 선거비용 ∙   497

30) Retsinformation.dk. 「Bekendtgørelse om regulering af beløb i partiregnskabsloven og partistøtteloven i 
2022(Order on regulation of amounts in the Party Accounts Act and the Party Support Act in 2022)」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21/1787 (검색일 2022.8.26.)

국가명 종류 지급요건 금액 근거규정

덴마크 경상보조금
∙ 최근 선거에 참가하고 총 유효투표

총수 1,000표 이상 득표한 정당 
또는 무소속후보자

∙ 1표당 22.30DKK 기준으로 함. 
 – 매년 비율조정법에 따른 급여 변동비율

을 반영해 금액을 조정함.
 – 2021년 34.75DKK(한화 약6500원)30) 

정당지원법
제2,12a조

에스토니아 경상보조금

∙ 의석을 얻은 정당 ∙ 의석수에 비례해 매월 5일 배분

정당법 
제12⁷조
제1,2항

∙ 유효투표총수  
중 득표수가 

2%~3%인 정당 ∙ €30,000 연간 지급

3%~4%인 정당 ∙ €60,000 연간 지급

4%~5%인 정당 ∙ €100,000 연간 지급

핀란드 정당보조금

∙ 의석을 얻은 정당 ∙ 의석수에 따라 배분
정당법 
제9조∙ 유효투표총수 2% 이상을 받은 

정당
∙ 의석을 얻은 정당이 받은 의석당 

보조금의 1/3

그리스

경상보조금

∙ 의석을 얻은 정당 및 연합
∙ 경상보조금 총액(해당연도 국가예산수입

의 0.5%)의 80%를 유효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 

정치자금법
제1조제5항,
제2조제1항,

제3,4조

∙ 유럽의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및 
연합

∙ 경상보조금 총액의 10%를 동일하게 배
분

∙ 최소 70%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받은 정당

∙ 경상보조금 총액의 10%를 동일하게 배
분

※ 연구․훈련보조금: 지급 요건은 경
상보조금과 동일

∙ 국가예산의 0.1%을 배분하며 기준은 경
상보조금과 동일

선거보조금

∙ 의석을 얻은 정당 
또는 연합

∙ 선거보조금 총액(선거 실시연도 국가예
산수입의 0.08%)의 50%를 이전 선거의 
유효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

제1조제4항,
제2조제2항,

제3조

∙ 유럽의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및 
연합

∙ 선거보조금 총액의 10%를 이전 선거의 
유효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

∙ 최소 70%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받은 정당

∙ 선거보조금 총액의 40%를 해당 선거의 
유효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

※ 의석요건에 따른 보조금은 이전 
의회의 총선결과를 기준으로 선
거전에 지급함(출마 선거구와 득
표율에 따른 지급 대상은 해당 선
거 실시 후 결정되며 선거일 2개
월 후 배분). 

∙ 2019년 총 선거보조금 €1.2백만
 (SYRIZA €471,000, 

New Democracy €4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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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tandards in Public Office Commission. ‘Exchequer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in 2021.’
www.sipo.ie/reports-and-publications/state-financing/expenditure-of-exchequer/Exchequer-Fundi
ng-of-Political-Parties-2021.pdf (검색일 2022.9.2.)

32) 이스라엘 공공위원회가 정당자금법의 목적을 위해 결정하여 공시하는 회계단위(Financing Unit). 2022년 현재 
₪1,819,066(한화 약 7억 3천만 원) 
https://www.mevaker.gov.il/he/publication/Articles/Pages/2022.03.27-Mimun.aspx (검색일 2022.8.24)

국가명 종류 지급요건 금액 근거규정

헝가리

경상보조금

∙ 비례대표의석을 얻은 정당 ∙ 보조금의 25%를 동등하게 배분

정당법 제5조∙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을 얻은 
정당

∙ 보조금의 75%를 득표수에 비례해 
배분

선거보조금

∙ 지역구 선거 후보자(개인) 
※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 반환

∙ 1,000,000HUF에 물가지수를 반영해 
산정

선거자금법
제1~3A조
제5,8,8A조

∙ 비례대표후보자
를 등록한 정당

※ 2% 이상 득표
하지 못한 경
우 반환 

후보자를 등록한 
지역구 선거구 수

∙ 5,000,000HUF에 물가지수를 반영해 
산정한 기준금액의

71개 이상 40%

80개 이상 50%

모든 선거구 60%

아이슬란드

경상보조금

∙ 의석을 얻은 정당 ∙ 매년 12,000,000ISK

 정치자금법 
제3조

∙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얻거나 2.5% 
이상 득표한 정당

∙ 득표율에 따라 매년 배분 

선거비용
보전

∙ 3개 이상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
천한 정당

∙ 선거구당 최대 750,000ISK까지 특별보
조금을 신청하여 선거 후 선거비용 보전 
가능

아일랜드 경상보조금
∙ 선거 참여를 위해 등록된 정당 및 

선거에서(1차 선거) 2% 이상 득표
한 정당

∙ 공직기준위원회의 중앙기금(Central 
Fund)을 정당별로 배분

 – 연간보조금의 상한은 £1,000,000를 
기준으로 1956년 공무원 규정에 따른 
공무원 임금 상승율에 따라 증가함.

∙정당의 1차 선호투표 득표율로 배분 
※ 공직기준위원회 2021년 보조금 

총 €5,849,389
(한화 약 79억 1,600만 원)31)

선거법
제16,17조

이스라엘

경상보조금

∙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 득표
∙ 의회 내 의석이 있는 정당

∙ {(0.06FU×의석 수)+0.06FU} 
매월 지급

정당자금법
제2,3,3a조

선거보조금

∙ 처음 의석을 확보한 정당
: (의석 수×1FU32))+1FU

∙ 의회 내 기존 의석이 있는 정당
: {(이전 의회의 기존 의석 수+ 새로 획득
한 의석 수)/2×1FU}+1FU

※ 후보자명부 제출이 확인된 정당에 선거
비용 선지급(후보자명부 발표일 당시 정
당소속 의원 수×0.7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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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14년 2월 21일 법 제13호에 따라 직접지원 폐지. Normattiva. 「Conversione in legge, con modificazioni, 
del decreto-legge 28 dicembre 2013, n. 149, recante abolizione del finanziamento pubblico diretto, 
disposizioni per la trasparenza e la democraticita' dei partiti e disciplina della contribuzione 
volontaria e della contribuzione indiretta in loro favore」
https://www.normattiva.it/atto/caricaDettaglioAtto?atto.dataPubblicazioneGazzetta=2014-02-26&att
o.codiceRedazionale=14G00024 (검색일 2022.9.6.)

34) La fonction publique. ‘Le calcul de la rémunération(The calculation of the remuneration).’
https://fonction-publique.public.lu/fr/carriere/parcours-remuneration/fonctionnaire/traitement.ht
ml (검색일 2022.9.8.)

국가명 종류 지급요건 금액 근거규정

이탈리아 규정 없음.33)

라트비아 경상보조금 ∙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 득표

∙ 1표당 €4.5 지급
 (5%이상 득표 시 €10만 추가지급)
∙ 총선 이듬해부터 4년간 매년 1월15일, 

7월15일, 2회에 걸쳐 지급

정치자금법
제71조

리투아니아 경상보조금
∙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 득표한 

정당
∙ 정당에 소속된 후보자들의 득표율에 따

라 정당에 지급(6개월마다 지급) 
정당법 

제20,21조

룩셈부르크

경상보조금 

∙ 의회선거에서 4개 선거구(전국 선
거구)에 후보자명부를 제출하고, 
2% 이상 득표한 정당

※ 후보자명부 성비에 따라 총액을 
감액함. 

∙ 일시불로 7,500지수포인트 지급,  
득표율 2% 이상인 정당에게는 추가 득표
율 1% 당 800 지수포인트 추가 지급

※ 지수포인트: 생활비 지수에 맞게 조정되
는 공무원 급여계산 기준 포인트, 2022
년 현재 지수 포인트(pi)의 월별 가치는 
약 €2134)

정당자금
조달법 
제2,4조

선거보조금 ∙ 1석 이상 의석을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

∙ 1명 이상 4명 이하 의원 선출 정당: 
€50,000

∙ 5명 이상 7명 이하 의원 선출 정당: 
€100,000

∙ 8명 이상 11명 이하 의원 선출 정당: 
€150,000

∙ 12명 이상 의원 선출 정당: 12명까지 
€200,000

∙ 의원 1명당 €10,000 추가금액 지급

선거법
제91,93조

멕시코

경상보조금

∙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얻은 
정당

∙ 보조금 총액: 등록된 선거인 수×연방 일
일 최저임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

 – 총액의 30%는 정당별로 동일하게 지급
 – 총액의 70%는 직전선거 득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

헌법
제41조
제2항

제a,b호
정당법 
제51조선거보조금

∙ 상·하원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
우각 정당별 경상보조금의 50%

∙ 하원의원선거만 실시하는 경우 각 정당
별 경상보조금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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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종류 지급요건 금액 근거규정

네덜란드 경상보조금

∙ 의석을 얻은 정당

∙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연간 €12 

이상의 당비를 지불하는 정당

※ 당원은 의결권이 있는 등록 당원

을 의미

∙ 정당 기본보조금 €194,012

∙ 의석당 보조금 €56,273

∙ 정당의 당원당 보조금: €2,124,322/ 

보조금을 받는 모든 정당의 당원 수

∙ 금액은 매년 1월 새로 정함. 

정당자금법

제7,8조

뉴질랜드 선거보조금
∙ 방송광고를 위한 보조금을 등록된 

정당과 후보자에 지급

∙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수, 정당간의 관계 

여론조사결과와 지지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

※ 방송광고를 위한 보조금은 선거비용

제한액에 포함되지 않음

방송법 

제74,78,79,

80D조

노르웨이 경상보조금

∙ 선거에 참여한 정당

 ∙ 득표수에 따른 보조금: 최근 의회선거에

서 정당의 득표당 1kr를 지급

※ 보조금 총액의 90%
정당법

제11,12조

∙ 유효투표총수의 2.5% 이상 또는 1

석 이상을 얻은 정당

 ∙ 기본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정당들

에게 동일하게 지급

※ 보조금 총액의 10%

폴란드 경상보조금

∙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얻은 

독립 정당 또는 6% 이상을 득표한 

정당연합

∙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5% 이하 득표수×5.77PLN

+5%~10% 득표수×4.61PLN

+10%~20% 득표수×4.4PLN

+20%~30% 득표수×2.31PLN

+30% 이상 득표수×0.81PLN

※ 5% 이상 득표 시 구간별 가산

정당법 

제28,29조

포르투갈

경상보조금 ∙ 의석을 얻은 정당

∙ 최근 선거 득표수× IAS의 1/135

※ IAS(Indexante dos apoios sociais, 

사회지원단위지수), 2022년 €443.20

정당과선거 

운동자금법

제4,5조

선거보조금

선거 실시 후 지급
∙ 보조금 총액=IAS×20,000

 (2021년 €14,000,000)

제17조

제2,4항,

제18조제1항

∙ 의회선거에서  51% 이상의 의석수

가 배정된 선거구에 후보자를 등록

하고 최소 5% 이상 득표한 정당

∙ 총액의 20%를 균등 분배 

∙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 ∙ 총액의 80%를 득표율에 따라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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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Štatistický úrad Slovenskej republiky. ‘Priemerná mesačná mzda v hospodárstve SR(Average monthly 
salary in the Slovak economy).’
http://statdat.statistics.sk/cognosext/cgi-bin/cognos.cgi?b_action=cognosViewer&ui.action=run&ui.
object=storeID(%22i94C7052B240A492FB3BE8C7A487D337B%22)&ui.name=Priemern%C3%A1%20me
sa%C4%8Dn%C3%A1%20mzda%20v%20hospod%C3%A1rstve%20SR%20%5Bpr0204qs%5D&run.outputF
ormat=&run.prompt=true&cv.header=false&ui.backURL=%2Fcognosext%2Fcps4%2Fportlets%2Fcomm
on%2Fclose.html&run.outputLocale=sk (검색일 2022.9.8.)

국가명 종류 지급요건 금액 근거규정

슬로바키아 경상보조금

∙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

※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자격 상실

∙ 득표당 보조금
– 1표당 월평균임금의 1%

(2021년 월평균임금 €1,211)35)

∙ 활동보조금
– 선거보조금 산출식과 동일하나 선거실

시년도와 다음선거 실시년도에 회차를 
나누어 지급

– 선거가 실시되는 달부터 다음 선거 실
시 이전 달까지 권리가 유효

∙ 의석당보조금
– 최대 20석까지는 의석당 월평균 급여

의 30배를 지급하고, 21석부터는 의
석당 월평균급여의 20배를 지급

정당법
제25~28조

슬로베니아 경상보조금

∙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 득표한 
정당

∙ 두 정당이 연합한 경우 1.2% 이상 
득표

∙ 3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한 경우 
1.5% 이상 득표

∙ 국고보조금 총액의 10%를 동일하게 배
분

∙ 90%는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정당들 간
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 정당지원금은 전년도 국민총생산의 
0.017%를 초과해서는 안 됨.

정당법 
제24조

튀르키예 경상보조금

∙ 지난 총선에서 유효투표총수 7% 
이상 득표한 정당

∙ 유효투표총수에 비례해 배분

의회선거법
제33조
정당법
제61조
부칙1

∙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

∙ 유효투표총수에 비례해 배분하며 최소 
1,000,000TRY(한화 약 2억 원)이상이
어야 함.

※ 재무부가 산정해 지급, 의회선거가 있는 
해에는 3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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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Kevin Casas-Zamora, Daniel Zovatto. 2016. ‘The Cost of Democracy.’ p.16.
https://www.idea.int/sites/default/files/publications/the-cost-of-democracy-EN.pdf (검색일 2022.8.30.)

국가명 교통
출판

(인쇄, 우편, 게시)
라디오 & TV 세금 혜택 근거규정

한 국 ○ ○ ○ ○

공직선거법
제64,65,83,72,73,74조

정치자금법
제59조

영 국 × ○ ○ ×

1983년 국민대표법 
제91,93조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11조

프랑스 × ○ ○ ○

선거법 
제51,150,151,167,167-

1조
조세법 제200조

독 일 × × ○ ○
정당법 제5조

소득세법 제10b,34g조
주간 방송협정 제42조

일 본 ○ ○ ○ ○

공직선거법 제141조제7항, 
제142조제5항,제144조, 

제149조제6항, 
제150,151,176조

정치자금규정법 제32조의3

스페인  × ○ ○ ○

선거법 
제61,64,65,67조,제175

조제3항
정당자금법 제12조제1항

캐나다  × × ○ ○
선거법 제338조

소득세법 제127조

호 주  × × ○ ○
공영방송법 제79A조

소득세법 30DA-243(3)

오스트리아 × × × × –
벨기에 × × ○ ×

선거비용제한법 
제4조제3항

칠 레 × × ○ ○
선거법 제32,179조

정당법 제36조

체 코 × × ○ × 선거법 제16조제8항

덴마크 × × × ○ 정당지원법 제13조

에스토니아 × × × ○ 지방세법 제10조제3항

핀란드 × ○36) × ○ 정당법 제10조

<표 8-15> OECD국가의 선거비용 간접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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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교통
출판

(인쇄, 우편, 게시)
라디오 & TV 세금 혜택 근거규정

그리스 × × ○ ○
의회선거법 

제45,46,130조
정치자금법 제1조제7항

헝가리 × × ○ ○ 선거절차법 제147조

아이슬란드 × × ○ ×
공익을 위한 국영방송,  
대중매체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아일랜드 × ○ × ×
우편방송서비스법

제74조

이스라엘  × × ○ × 선거운동법 제15조

이탈리아 × × ○ ○

미디어접근법제2,3조
정치자금투명성법 제11조
상·하원의원 선거운동법 

제18조

라트비아 × × ○ ×
선거운동법 
제6~9조

리투아니아 × × ○ ×
의회선거법 제51조

선거운동자금법
제16조제9항

룩셈부르크 × ○ × × 선거법 제92조

멕시코 × ○ ○ ○
연방선거법 제159조
정당법 제66,69조

네덜란드  × × ○ ○
미디어법 제39g조

소득세법 
제6.32조, 제6.33조

뉴질랜드 × × ○ × 방송법 제74조

노르웨이 × × × ○ 소득세법 제2‑32조

폴란드 × ○ ○ × 선거법 제114,252조

포르투갈 × × ○ ○
정당및선거운동자금법

제10조, 선거법 제69조

슬로바키아 × × × × –
슬로베니아 × ○ ○ × 선거운동법 제6,8조

튀르키예 × ○ × × 선거기본법 제60조

※ 미국, 스웨덴, 스위스는 선거법상 간접지원 관련 규정 없음. 
출처: IDEA. Political Finance Database.

‘35. Are there provisions for any other form of indirect public funding?’
https://www.idea.int/data-tools/question-view/555 (검색일 20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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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투표 일반

각국의 투표는 영국(목요일)·미국(화요일)·캐나다(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일요일 등 휴일에 실시되며, 오전 
7~8시 전후 시작해 18~20시에 마감됨.

일본의 경우는 선택한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지에 직접 선거인이 적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기표식 제도를 채택하
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 정당명이 모두 적혀있는 1장의 투표지가 선거인에게 주어짐. 
하지만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에서는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1장의 투표지가 작성되어 선거인에게 배부됨
(이 경우 투표지를 넣은 투표봉투를 투표함에 넣음).

1 영 국

가. 투표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15시간)(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1호)

나. 투표구(polling district)와 투표소(polling station)(1983년 국민대표법 제18조)

 모든 선거구는 수 개의 투표구로 분할되며, 각 투표구에 1개의 투표소가 지정됨.

– 투표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구 내에 위치해야 함.

 투표소는 선거관리관이 설치하며, 선거관리관은 투표자가 기표하는 것을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1983년 국민투표법 부칙 2. 제25호).

 투표소 설치 등의 고시(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23호)

– 선거관리관은 후보자등록 공고와 동시에 선거일시, 투표장소, 그곳에서 투표할 자와 투표

방법을 공고해야 함.

다.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 이름, 주소, 정당명 또는 무소속 표시를 인쇄하며, 기호는 성(姓)의 알파

벳순으로 정렬함(1983년 국민투표법, Appendix of forms Directions as to printing the 

ballot paper).

라. 투표의 원칙(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21호)

 선거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배정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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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는 비 투표로 실시되며, 투표한 자는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에 대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음.

마. 투표안내문 등1)

 투표안내문(poll card)(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28호)

– 선거관리관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선거인과 그 대리인에게 투표안내문을 보내야 

하며, 투표안내문에는 선거구 명칭, 선거인의 이름·주소 및 등재번호, 선거일 및 투표시

간, 투표소의 위치 등이 적혀 있음.

– 투표안내문은 우편 또는 인편으로 교부되며, 지참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음.

 투표참관인(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30호)

– 각 후보자는 투표 개시 전에 이름 사칭 등의 발견을 목적으로 투표참관인을 임명할 수 

있음.

 투표소 입장이 허가되는 자(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32호)

– 투표소에는 투표관리자의 입장 허가를 받은 선거인 및 후보자, 투표참관인, 선거사무장, 

서기, 업무 중인 경찰관과 투표자와 동반한 18세 이하의 자, 시각장애 선거인의 동반자 

이외에는 입장이 금지됨.

바. 투표절차

 투표소 서기는 선거인명부 대조를 하고, 투표용지를 줌(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29호). 

※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음.

– 투표용지는 선거관리관이 작성해 투표소에 송부하며, 투표용지 교부 시 공인(official 

mark)을 압인(perforate)하여 교부해야 하는데, 이 공인은 선거관리관이 작성하여 투표소

마다 교부함.

 투표는 기표식으로 선거인은 기표대에서 투표하려는 후보자 이름 우측공란에 ‘×’표시를 한 

후 투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 공인이 보이도록 뒷면을 투표관리관에게 보인 후 투표함에 

넣음(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37호).

1) The Electoral Com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Returing Officers.’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electoral-administrator/electoral-registration-office
r/performance-standards-returning-officers (검색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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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국

가. 투표시간 

 투표소 운영시간은 주마다 다르며 대부분 오전 6시(~8시)에 열고 오후 6시(~9시)에 닫음.

<표 9-1> 미국 주별 투표시간2)

(2022년 기준)

시간 주명 시간 주명

5시(~10시)
~19시

버몬트

7시~19시

앨라배마,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하
와이, 캔자스, 미시시피,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다코타(7-9시~19-21시),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와이오밍 

6시~18시 인디애나, 켄터키 

6시~19시 애리조나, 일리노이, 미주리, 버지니아
7시~20시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컬럼비아 
특별구, 아이오와,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몬태나, 펜실베니아, 로
드아일랜드, 유타, 위스콘신

6시~20시 코네티컷, 루이지애나, 메인, 뉴저지

6시~21시 뉴욕(예비선거는 카운티별로 다름)
7시 30분~ 
19시 30분

아칸소

6시 30분~ 
19시 30분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
아

8시~20시 아이다호, 네브래스카 

기타

오리건, 워싱턴 우편투표

뉴햄프셔 기초자치단체별로 시작 시간이 다름. 일반적으로 6시~11시에 시작해 19시에 종료

테네시 카운티별로 시작 시간이 다름. 종료시간은 중부는 19시 동부는 20시

 투표시간 보장: 주 선거법을 통해 주마다 다르게 보장하고 있음.3)

<표 9-2> 미국 주별 투표시간 보장

2) Ballotpedia. ‘State Poll Opening and Closing Times(2022).’
https://ballotpedia.org/State_Poll_Opening_and_Closing_Times_(2022) (검색일 2022.7.5.)

3) wokrplace fairness. ‘State Laws on Voting Rights/Time Off to Vote.’
https://www.workplacefairness.org/voting-rights-time-off-work (검색일 2022.7.5.)

시간 주명

1시간까지 앨라배마, 와이오밍

2시간까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조지아, 하와이, 일리노이, 캔자스,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네브
래스카,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유타

3시간까지 애리조나, 아이오와, 미주리,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틴

4시간까지 켄터키

시간 명시 없음 알래스카, 아칸소, 뉴욕,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텍사스

투표소 거리에 따라 다름 네바다(2mile 이내 1시간, 2~10mile 이내 2시간, 10mile 이상 3시간)

관련 규정 없음
코네티컷, 델라웨어, 컬럼비아특별구, 플로리다, 아이다호,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메
인, 미시간, 미시시피, 몬태나,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 펜실베니아, 로드아일
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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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표용지4)

 모든 주에서 상·하원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양대 정당 추천 후보자는 자동으로 투표용지에 기

재되나 소수당 및 무소속후보자는 일정 수준의 지지를 받는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기재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선거권자들이 투표용지에 기재되지 않은 후보자에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5)

– 투표용지 ‘write in candidate’란에 자필로 기재하면 되고, 각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가 

집계되는데 주 마다 허용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

∙ (아무나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주) 앨라배마, 델라웨어, 아이오와, 뉴햄프셔, 뉴저지, 

오레곤, 버몬트, 와이오밍

∙ (허용하고 있지 않은 주) 아칸소, 하와이,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바다, 뉴멕시코, 오클

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 (후보자로 공식 등록한 사람만 쓸 수 있는 주) 나머지 33개 주

라. 투표방법

 선거인은 선거일에 거주하는 투표구(precinct)에 있는 투표소(polling place)에 가서 투표함.

 투표방식은 주마다 다르고 같은 주에서도 다른 방식을 채택하기도 함.

– 종이투표(paper ballots), 광학스캔(mark-sense/optical scan), 직접입력식전자투표

(direct recording electronic) 등이 활용됨.6)

 실제 선거일에 활용되는 방식은 다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Hand Marked Paper Ballots) 종이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개표는 수개

표로 진행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광학스캔(optical scanner)을 이용함. 

– (Ballot Mark Devices: BMDs) 투표용지를 전자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투표기기 또는 

투표시스템을 의미하며, 투표 후 육안으로 읽을 수 있는 종이투표지를 출력해 기기 장치

에 투표선택기록이 남지 않음. 모든 투표소에 장애선거인을 위해 비치해두어야 함.

– (Direct Recording Electronic(DRE) Systems) 전자적으로 구현된 투표용지를 푸시버튼․
터치스크린․다이얼 형태로 선택하며, 컴퓨터 메모리에 투표선택기록이 저장되는 것을 의

4) BALLOTPEDIA. ‘Ballot access for major and minor party candidates.’
https://ballotpedia.org/Ballot_access_for_major_and_minor_party_candidates (검색일 2022.7.5.)

5) BALLOTPEDIA. ‘What is a write-in candidate?(2020)’
https://ballotpedia.org/What_is_a_write-in_candidate%3F_(2020) (검색일 2022.7.5.)

6)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전자투표 미국편, p.6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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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함. 또한 투표확인지(Voter Verified Paper Audit Trail: VVPAT)를 발급하는 프린터

가 장착되어 있어 컴퓨터 메모리에 투표선택이 저장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

고, 프린터가 없는 경우도 있음. 

<그림 9-1> 미국 주별 투표방식7)

(2022년 선거 기준)

7) VerifiedVoting. ‘Election Day Equipment-November 2022.’
https://verifiedvoting.org/verifier/#mode/navigate/map/ppEquip/mapType/normal/year/2022 (검색일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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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잠정투표(provisional voting)

1) 근 거

 선거지원위원회 창설, 주정부의 투표시스템 대체 및 선거행정을 향상을 위한 자금 제공, 주정

부의 선거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투표지원법(HAVA)」제정으로 모든 주에서 잠정투표를 실시

하게 됨.

2) 잠정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투표지원법 제21082조)

 (본인은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선거권자이고 연방선거에 투표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나)투표하려는 

선거인의 이름이 해당 투표소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선거공무원이 해당 선거인은 선거권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해당 투표소의 선거공무원은 잠정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선거인에게 통지

– 선거인은 선거공무원에게 본인이 해당 투표소에 등록된 선거권자이고, 해당 선거에서 투

표할 자격이 있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후 잠정투표를 할 수 있음.

3) 잠정투표 방법

 투표지원법은 잠정투표 실시에 대한 규정만 하고 있을 뿐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 및 개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주법에 위임하고 있음.

 잠정투표지를 처리하는 방식은 투표지원법에 위임된 주법에 따르므로 실제 잠정투표 방식은 

주별로 차이가 있음.8)

– (부정확한 선거구에서는 잠정투표지를 개표하지 않는 주) 미시건 외 24개 주

– (일부만 개표하는 주) 캘리포니아 외 19개 주, 콜롬비아특별구

– 2020년 기준 아이다호, 미네소타, 뉴햄프셔 주는 잠정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노스다코

타 주는 법원이 투표시간 연장명령을 내린 때에만 잠정투표를 제공함.

8) BALLOTPEDIA. ‘State by State Provisional Ballot Laws.’
https://ballotpedia.org/State_by_State_Provisional_Ballot_Laws (검색일 20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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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1 미국 소수민족의 투표권 행사 관련 법규내용

미국역사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을 포함한 유색인종들이 완전하고 평등한 투표권을 얻게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사회운동이 요구되었음. 민권운동가들은 한 세기가 넘도록 대중을 조직하고 교육캠페인을 통하여 불공

평한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 다음은 미국 헌법과 연방법에 

명시된 소수민족의 투표권과 관련된 주요내용임.

∙ 수정헌법 제14조(1868년)

◦ 미합중국에서 출생 또는 귀화하고 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특히 남북전쟁 직후 흑인들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 수정헌법 제15조(1870년)

◦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상태로 해서 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않음(흑인 남성에 대한 투표권이 보호를 받게 됨).

∙ 수정헌법 제19조(1920년)

◦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로 해서 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않음(여성이 투표할 

권리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됨).

∙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1965)

◦ 이 법은 각종의 차별행위로 인한 소수민족의 투표권리 차별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래

와 같음.

– 소수민족의 투표권을 약화시키는 선거구나 행정구를 조정 또는 조작하는 행위 금지

– 신체장애자와 문맹자에게 투표보조 허용

– 필요할 경우 선거구역의 5% 또는 1만 명이 그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어 구사능력이 부족한 경우 

선거권자등록형식과 투표용지를 포함한 투표관련 자료를 해당 언어로 제공

– 선거권자 등록 시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함.

– 21세 이상(투표연령은 1971년 수정헌법 제26조에 따라 18세로 하향 조정됨)의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선거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장

∙ 신체장애자 및 노년층에 대한 투표관리법(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 

1984)

  ◦ 투표소에 신체장애자 및 노년층의 투표참여가 가능하도록 돕는 각종의 시설설비를 의무화함.

∙ 투표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2002)

◦ 2002년 12월 연방의회는 전국적으로 연방투표절차에 큰 변화를 가져올 투표지원법(HAVA)을 통과시켰으

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펀치카드 투표기계의 사용금지

– 신규 선거권자인 경우 신분증명을 요구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함.

– 투표 시 언어보조, 홍보, 교육의 지원 강화

– 잠정투표를 행사할 기회 보장. 즉, 선거권자 등록을 했는데도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경우 잠정투표를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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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가. 투표시간: 선거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선거법시행령 제41조)

나. 투표소

 투표소는 지역적 사정과 선거인 수를 감안해 도지사 규칙으로 정함(선거법시행령 제40조).

 투표소에는 투표관리관 1명, 참관인 2명 이상 해당 코뮌의 선거인 중에서 투표관리관과 참관

인이 선임한 서기 1명으로 구성됨(선거법시행령 제42조).

–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며, 투표관리관의 허가 없이는 투표소 내외에 군인

을 배치하지 못함(선거법시행령 제49조).

 투표소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함(선거법 제62-2조, 선거법시행령 제56-1조, 제56-2조). 

– 장애인은 신체적, 시․청각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를 가진 자를 모두 포함함.

- 휠체어를 사용해 이동하는 장애인이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휠체어를 이용

해 기표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다. 투표용지

 투표용지의 작성·비치(선거법 제58,165조, 선거법시행령 제34조)

– 투표용지는 후보자가 작성하거나 선거운동위원회에서 미리 선거인에게 배포

– 후보자는 선거일에 코뮌의 장이 준비한 투표용지 교부용 테이블 위에 투표용지를 둘 수 

있음.

 투표용지 기재사항(선거법시행령 제103조)

– 후보자의 이름

– 후보자 이름 밑에 임시대리후보자(remplasant eventeul), 대리후보자(remplasant), 임

시보궐후보자(suppleant eventuel), 보궐후보자(suppleant) 중 어느 하나를 기재

※ 대리후보자의 이름은 후보자의 이름보다 작은 글자로 인쇄되어야 함.

라. 투표방법

 상원의원선거의 투표는 의무(하원의원선거는 의무 아님)

※ 상원의원은 선거인단에 의해 각 도에서 선출되는 간접선거로, 선거인단은 하원의원, 지방의원, 코르시카

하원의원, 도의원, 코뮌의회대표 또는 대리대표로 구성(선거법 제280조) 

※ 선거인단의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도청 소재지 행정재판소는 검사의 

구형에 따라 1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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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는 비 투표이며,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그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함(선거법 제59,60조).

 투표용 봉투는 도에서 제작해 송부하고 등록된 선거권자 수와 봉투 수가 일치하도록 투표소에 

비치함(선거법 제60조, 선거법시행령 제54조).

 투표함은 투명해야 하며, 투표 시작 전에 2개의 자물쇠로 잠그고 열쇠 중 1개는 투표관리관

이, 다른 1개는 참관인 중에서 선정된 자가 보관함(선거법 제57-1조).

마. 투표절차(선거법 제62조, 선거법시행령 제58,59조)

 투표기간 중 코뮌의 장이 증명하고 각 선거권자에게 부여된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선거인명부 

사본을 투표사무원의 책상에 비치하며,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자기의 이름 앞에 

서명 함으로써 신분을 확인함(선거법 제62-1조).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투표소에 출석해 본인임을 확인받은 자만이 투표할 수 있으며, 

확인을 받은 후 봉투 1매를 받음.

– 다만, 선거인명부에 등록을 명하는 예심재판소(letribunal d’instance) 판사의 결정문 또

는 등록말소를 취소하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소지한 자는 투표할 수 있음.

 선거권자는 투표소 안팎에서 볼 수 없도록 설비된 기표소에서 원하는 투표용지를 선택해 봉투

에 넣은 다음 투표관리관으로부터 봉투 1매만을 받았음을 확인(투표관리관은 봉투를 만지지 않

고 확인)한 후 투표함에 투입

 투표관리관은 투표의 개시 및 종료 시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선거록에 기재함(선거법세행

령 제57조).

4 독 일

가. 투표시간: 선거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연방선거법시행령 제47조)

 주선거위원회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를 앞당겨 개시하게 할 수 있음.

나. 투표구(Wahlbezirke)·투표소(Wahlräume)

1) 일반투표구(Allgemeine Wahlbezirke)(연방선거법시행령 제12조)

 투표구는 게마인데(Gemeinde, 자치단체) 단위로 설치

– 주민 수 2,500명 이하의 게마인데는 원칙적으로 1개의 투표구를 구성

– 주민 수 2,500명 이상인 게마인데는 수 개의 투표구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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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군, 연방국경경비대 또는 경찰의 숙소·야영지 등과 같은 집단시설에 있는 선거인을 위한 

투표구는 일정한 구획표시에 의한 수 개의 투표구로 구분되어야 함.

 선거구위원회위원장(wahlkreisleiter)은 소규모의 게마인데, 동일 행정지구에 있는 게마인데

의 일부, 선거구획정 시 분할된 게마인데의 일부를 인접한 게마인데 또는 게마인데의 일부, 

다른 행정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투표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느 게마인데의 선거를 관리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함.

2) 투표소(연방선거법시행령 제46조)

 게마인데 행정청은 각 투표구마다 1개의 투표소를 지정. 투표소는 가능한 한 게마인데 행정청 

사무소에 설치

– 모든 선거권자 특히 장애인과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가능한 한 선거에 참여하기 쉬운 장

소로 선택하고, 투표에 참여하기 쉽도록 설비해야 함.

 선거인명부가 여러 개로 분철된 큰 투표구에는 수 개의 건물, 동일 건물 내의 수 개의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거나 동일 투표소 내에 여러 개의 책상을 설치해 동시에 투표할 수 있음.

– 이 경우 각 투표소 또는 책상마다 투표구선거위원회가 설치되며, 1개의 투표소 내에 수 

개의 투표구선거위원회가 있는 경우 게마인데 행정청은 투표소 내 질서유지를 주관하는 

투표구선거위원회를 정함.

 투표함은 뚜껑으로 덮여있어야 하며, 높이는 90cm, 너비는 최소 35cm이어야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1조).

– 투표함의 뚜껑에는 2cm를 넘지 않는 넓이의 투입구가 있어야 하며 자물쇠로 잠글 수 

있어야 함.

3) 투표소 등의 공고(연방선거법시행령 제48조)

 게마인데 행정청은 늦어도 선거일 6일 전까지 투표시간, 투표구 및 투표소를 공고해야 함.

– 투표용지는 2매(제1표: 지역구의원선거, 제2표: 비례대표의원선거)

– 투표용지는 관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투표소에 비치되어 있음.

– 투표용지의 내용과 기표방법

– 선거증에 의한 투표절차, 우편투표절차

– 투표는 오직 1회만 할 수 있으며, 스스로 부정한 선거결과를 초래하거나 선거 결과를 위

조 등의 행위를 시도한 자는 형법 제10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함.

 또한, 게마인데 행정청은 공고 내용 중 일부 발췌문을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의 입구에 투표 

개시 전에 게시해야 하며, 투표용지의 견본을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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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표용지

1) 투표용지의 작성(연방선거법 제30조제1항)

 투표용지와 투표봉투 및 우편투표봉투는 정부가 제작하며, 투표용지는 선거구선거장이 투표

용 봉투와 함께 게마인데 행정청에 교부

2) 내용 및 규격(연방선거법 제30조제2항, 연방선거법시행령 제45조)

 투표용지는 1차투표(지역구의원)의 경우 후보자 이름․직업이나 직위․거주지․정당명(약칭 가능), 

2차투표(비례대표의원)의 경우 정당명(약칭 가능) 및 비례순위 5번까지의 정당 비례대표 후보

자가 기재됨.

 1차투표 후보자 기재 순위는 정당 소속인 경우 정당명부 순위에 따르며, 정당 소속이 아닌 

경우 알파벳순으로 기재함.

 2차투표 정당 기재 순위는 직전 선거의 정당명부 선거에서 얻은 득표 순위에 따르며, 직전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은 알파벳순으로 기재함.

 투표용지 규격은 최소 가로 21cm, 세로 29.7cm(A4)의 흰색 종이에 인쇄되며, 글씨색은 

1차 투표용지는 검은색으로 2차 투표용지는 파란색으로 인쇄함.

 모든 투표구의 투표용지는 동일한 색상 및 지질로 작성되어야 해야 함.

 연방하원선거에서 투표구별 순환배열 방식은 사용되지 않음.

라. 투표안내문(연방선거법시행령 제19조)

 게마인데 행정청은 늦어도 선거인명부의 열람개시일(선거일 20일 전)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

재된 모든 선거인에게 우편엽서 등의 송달 방법으로 해야 함.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이름·주소, 투표소에 관한 사항, 투표시간,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 시 투표통지표와 신분증명서(personalausweis) 또는 여권의 지참 안내, 투표통지표는 선

거증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지정된 투표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다는 내용, 선거증

의 신청절차와 우편투표 관계서류의 발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선거인이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하거나 우편투표를 원하는 경우 선거증 제시만으로 충분하다는 점, 선거

증 교부절차, 선거증 신청은 신청에 관한 서면위임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인의 대리인에게 선거

증이 교부된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야 함.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의 통지는 투표통지표로 대신할 수 있음.

마. 투표방법(연방선거법 제34,35조)

 선거인이 지역구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제1표와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제2표를 행사

하는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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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에 ‘×’ 표시를 하며, 제1투표는 A당 또는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제2투표는 

B당의 주명부에 투표할 수 있음.

 투표와 득표수의 계산 편의를 위해 투표용지, 투표용봉투, 투표함 대신에 독자적인 계산기능

을 가진 투표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법규상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또는 투표기에 의한 투표 중 어느 것을 채택·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선택할 수 있지만 동일 투표소에서 병용 불가

바. 투표절차

1) 투표순서(연방선거법시행령 제56조)

 선거권자는 투표소에 입장해 투표용지와 투표용 봉투 각 1매씩을 수령함. 이 때 투표구선거위

원회 위원은 선거권자에게 투표안내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선거권자는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용 봉투에 넣음.

– 기표소(Wahlzelle 또는 Wahlkabine)는 투표의 비 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비해야 하며, 

필기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함(연방선거법시행령 제50조).

– 기표소에서는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으면 안되며, 기표소에는 선거권자 1명만 들어가

야 함.

 선거권자는 투표용 봉투를 가지고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 앞으로 가서 자신의 투표안내문을 

제시. 요구가 있거나 투표안내문을 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여권을 제시해야 함.

 투표사무원은 선거인명부와 선거권자의 이름을 대조하며, 투표관리관은 선거권자의 투표를 

거부할 사유가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투표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음. 투표사무원은 선거인

명부에 투표 사실을 기입

 투표관리관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의 투표는 거부해야 함.

–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선거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선거인명부상에 선거

증의 발급사실이 기재된 자로서 선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

– 이미 선거인명부상에 투표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 기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

거나 기표된 투표지를 투표용 봉투에 넣는 자

– 투표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지 않으려는 자

– 명백히 투표의 비 을 저해하기 위해 투표용 봉투 이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명백하

게 감식될 수 있는 물건을 넣어 제출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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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표과정의 공개 등(연방선거법시행령 제54,55조)

 투표과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투표결 과가 나온 후 

확정되는 동안에는 누구나 투표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투표소를 출입할 수 있음.

 투표구선거위원회는 투표소 내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혼잡이 야기되는 경우 투표소는 입장순

서를 부여해야 함.

3) 투표의 종료(연방선거법시행령 제60조)

 투표 시간이 종료되었을 때 투표관리관은 이 사실을 알림.

 투표 시간 종료 후에는 투표소 안에 입장한 선거권자만이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내에 

있는 선거건자의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표소 내 입장이 금지되며 그 후 투표의 종료를 

선언함.

5 일 본

가. 투표시간: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공직선거법 제40조)

 다만,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편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 또는 선거권자의 투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투표소 

여는 시각을 2시간 이내에서 앞당기거나 늦추거나 또는 닫는 시각을 4시간 범위 내에서 앞당

길 수 있음. 

 투표시간을 변경할 경우 즉시 그 뜻을 고시하고 동시에 투표소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시정촌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 이외의 선거는 즉시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해야 함.

나. 투표구(공직선거법 제17조)

 투표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정촌의 구역에 의함.

 다만,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촌의 구역을 수 개의 투표구로 

나눌 수 있음.

다. 투표소

 투표소는 시청, 정·촌사무소 또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늦어

도 선거일 5일 전까지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함(공직선거법 제39,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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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마다 각 투표구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2명 이상 5명 이하의 투표입회인을 선임하고 선거일 3일전까지 본인에게 통지

함(공직선거법 제38조).

 투표함은 가급적 견고한 구조로 하고, 상부의 뚜껑에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자물쇠를 걸어야 

함(공직선거법시행령 제33조).

라. 투표용지(공직선거법 제45,68조)

 관급주의

– 투표용지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하며, 관급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는 무효로 함. 

 투표용지의 양식은 중의원의원선거 및 참의원의원선거는 총무성령으로,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

원 및 장선거는 해당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함.

마. 투표방법

 기명식(자서식) 투표(공직선거법 제46조)

– 중의원․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후보자 1명의 이름을 기재하고 투표함에 넣음.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약칭을 기재하고 투표함에 

넣음.

–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의원명부 등재자 1명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정당·정치단체

의 명칭 또는 약칭을 기재하고 투표함에 넣음.

※ 기호식 투표(공직선거법 제46조의2)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용지에 이름이 인쇄된 후보자 

중에서 1명에 대하여 기표란에 ‘◌’으로 표시할 수 있음.

    – 기호 ‘◌’ 기재방법은 해당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를 

자서하거나 기호가 표시된 도장을 날인하거나 두 방법을 병행하는 것으로 함(공직선거법시행령 

제49조의3).

바. 투표절차

 투표소에는 선거권자, 투표사무원, 투표입회인 및 해당 경찰관만 출입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58조).

– 다만, 선거권자와 동행한 자녀(유아, 아동, 학생, 기타 18세 미만의 자), 투표소 출입이 어려

운 선거권자를 도와주는 자로 투표관리자가 승인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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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하고 선거인명부 또는 그 초본의 대조를 거쳐야 

투표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44조).

– 투표관리자는 투표입회인 앞에서 선거권자의 선거인명부 등록여부를 확인한 수 투표용지

를 교부함(공직선거법시행령 제35조).

 투표관리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찰관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경우 투표소 밖으로 퇴출 시킬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59,60조).

사. 선거인의 확인 및 투표의 거부: 가투표(假投票)(공직선거법 제50조)

 투표관리자는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라는 뜻을 선언하게 해야 

하며, 그 선언을 하지 않은 자는 투표할 수 없음.

 투표의 거부는 투표입회인의 의견을 들어 투표관리자가 결정함.

 투표의 거부결정에 대해 선거인이 불복한 때와 투표입회인의 이의제기가 있은 선거인에 대해

서 투표관리자는 가투표를 하도록 해야 하며,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가투표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봉투 겉면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투표함에 투입하게 해야 함.

※ 투표관리자는 선거인이 본인임을 선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투표입회인 앞에서 선언하게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선거인에게 읽어준 뒤 서명하게 함. 선거인이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스스로 선언하거나 서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투표관리자가 선언서를 작성해 본인에게 읽어준 뒤 그 사실을 선언서에 기록해야 

함(공직선거법시행령 제40조).  

아. 조상투표(繰上投票, 조기투표)(공직선거법 제56조)

 도서 기타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선거일에 투표함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는 때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적당한 날을 선거일로 정하여 개표일

까지 투표함, 투표록, 선거인명부 등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

자. 조연투표(繰延投票, 연기투표)(공직선거법 제57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재투표가 필요한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여 투표할 수 있음.

 중의원의원선거 및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가 발생한 때 시정

촌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장(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

거 및 참의원합동선거구선거는 선거분회장)을 거쳐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해

야 하며 선거일은 선거일 2일 전까지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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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점자투표(공직선거법 제47조, 공직선거법시행령 제39조)

 시각장애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정령으로 정한 점자는 문자로 봄. 

 시각장애 선거인이 점자투표를 하려는 경우 투표관리자에게 취지를 알리고 투표관리자는 점

자투표용 투표용지를 교부해야 함.

6 스페인

가. 투표시간: 선거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선거법 제84조)

나. 투표소의 설치(선거법 제23~25조)

 한 선거구는 여러 개의 투표구로 나누고, 각 투표구는 5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선거인으

로 구성됨.

 투표구는 선거일 소집 이후 6일째 되는 날 관보에 게재되고, 일반인을 위해 시청에 게시됨.

 투표소는 투표관리관 1명과 관리위원 2명으로 구성됨.

 투표소는 지역선거위원회의 감독 아래 해당 시청에서 설치함(선거법 제26조제1항).

다. 투표소의 운영(선거법 제80,81조)

 각 투표소의 관리관, 관리위원들 및 해당 대리위원들은 투표관리를 위해 지정된 장소에 오전 

8시에 모임. 

※ 투표관리관 불참 시 제1대리관리관이 대리하며, 제1대리관리관 불참 시 제2대리관리관이 그 직을 맡음. 

투표관리위원이 불참하면 그 대리위원에 의해 대체됨.

※ 투표관리관 및 관리위원은 해당 투표구에 등재된 자들 중 70세 미만의 읽기 및 쓰기 능력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 추첨(선거소집일 후 25일에서 29일 사이)에 의해 선임되며, 65세 이상인 자는 선임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포기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음. 투표관리관은 학사 학위나 2년제 전문직업학교 학력 

또는 이와 유사한 학력을 보유해야 함(선거법 제26조제2항).

 투표소 설치를 위해 적어도 1명의 관리관과 2명의 관리위원이 있어야 함.

※ 필수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출석한 투표관리위원, 대리위원 또는 정부관청은 이에 대한 진술서를 

교부하고 서명하며, 지역선거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고, 전신 또는 전화로 통보해야 함.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에 출석한 선거인들 중 투표관리위원을 현장에서 지명하여 임명

할 수 있음. 선거위원회는 이 사실을 검찰에 신고하여 불참한 투표관리위원들이나 그 대리위

원의 형사책임을 묻도록 함.

 투표개시시각 1시간 이후까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면, 투표관리관, 투표관리위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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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위원은 이 사실을 지역선거위원회에 통보하여 2일 이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가 실

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선거소집통지서가 즉시 투표소에 부착되며 선거위원회는 직권으로 투표관리위원을 새로 

임명함.

 투표소에는 각 선거별로 하나의 투표함과 하나의 기표소가 비치되어야 하고, 기표소 내 또는 

가까운 곳에 충분한 분량의 각 후보자별 투표봉투 및 투표용지가 비치되어야 하며 투표함, 

기표소, 투표봉투 및 투표용지 등 선거물품은 공식 모형에 부합해야 함.

라. 투표용지 작성방법(선거법 제172조)

 투표용지 작성 및 효력은 도선거위원회가 담당함.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 연합, 연정 및 선거인단체의 약칭 및 상징을 포함.

 하원의원 투표용지

– 각 정당마다 하나의 투표용지를 사용

– 선거권자는 여러 정당의 투표용지 중 골라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함.

 상원의원 투표용지

– 하나의 투표용지에 각 정당 등의 후보자명부를 포함.

– 투표용지는 한 면만 인쇄하나 후보자 수가 많을 경우 양면으로 인쇄할 수 있음.

– 후보자명부의 나열 순서는 정당, 연합 및 연정이 같은 선거구 지난 선거에서 얻은 총 득표

수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함.

※ 지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마. 투표용지 모형 및 배포(선거법 제70,71조)

 관할 선거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에서 사용될 투표용지의 공식 모형을 승인함.

 관할 선거위원회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단체에 의해 제작된 투표용지 및 봉투가 공식모형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함.

 후보자 공표 이후 2일 이내에 전자적 양식을 우선 송부함.

 투표용지 제작은 후보자등록 공표 이후 즉시 시작하며, 후보자등록과 관련해 소(訴)가 제기되

었을 경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작이 연기됨.

 가장 먼저 제작된 투표용지는 즉시 선거인명부관리국의 도 파견 사무소에 보내져 해외에 거주하

는 자들에게 송부되며, 시정부(Gobiernos Civiles)는 적어도 투표 개시 1시간 전까지 각 투표

소마다 충분한 투표용지와 봉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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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투표절차(선거법 제86~94조)

 투표는 비 투표가 원칙이며, 선거인은 해당 투표구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음.

 선거인은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선택한 뒤 해당 봉투에 이를 투입함. 

 각 선거인은 자신의 이름을 투표관리관에게 밝히면, 투표관리위원 및 참관인들은 선거인명부 또

는 제출된 증명서(확인서)를 통해 선거인의 투표권 및 신원을 확인함. 

 선거인은 투표지가 동봉된 투표봉투를 직접 투표관리관에게 전달하면, 투표관리관은 공개된 

상황에서 선거인의 이름을 호명하며, “투표합니다.”라고 말한 뒤 해당 봉투를 선거인에게 전

달하고 선거인은 투표함에 직접 투입함. 

 투표관리위원 또는 참관인은 투표 진행 순서에 따라 선거권자의 이름을 일련번호가 기재된 

선거인명부에 기록하고, 선거인명부 또는 특정 선거인등록확인서에 명시된 일련번호를 알려

주어야 함(모든 선거권자 선거인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음). 

※ 각 상·하원의회의원, 해당 자치주의회의원, 시의회의원, 유럽의회의원 선거마다 하나의 명부가 존재함. 

 투표관리관은 오후 8시에 투표 종료를 선포함. 

 - 다만. 투표소 또는 투표소 입구에 선거인이 대기 중일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투표소로 우송된 우편투표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함.

 현행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 시간 중에 투표관리관, 관리위원, 참관인을 체포할 수 없음.

 투표관리관은 투표소 내외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파견된 경찰들에게 투표소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 

7 스웨덴

가. 투표시간: 선거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선거법 제4절 제21조)

 기초자치단체는 투표소 마다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다만, 다음 시간에는 항상 열려 있어

야 함.

– 최소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 유럽의회의원선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최소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5시

부터 저녁 9시까지 열려있어야 함.

나. 투표구

 각 기초자치구는 선거 구역을 지리적으로 나누어야 함(선거법 제4절 제16조).

 투표구는 1,000명~2,000명의 선거인으로 구성(선거법 제4절 제17조)

※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300명 이하로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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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표소(선거법 제4절 제20조)

 각 기초자치구는 위치, 접근성, 투표시간 등을 고려해 투표소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확보해야 하며, 투표구마다 한 곳의 투표소가 있어야 함.

 투표소는 명확하게 분리된 장소이어야 하고, 그 외의 목적에 적합한 공간이어서 투표자가 

투표하는데 장애가 없는 곳이어야 함.

 투표소는 어떠한 정치단체나 종교단체·선거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기업과도 

연관이 없는 장소여야 함.

라. 투표용지와 투표봉투

1) 투표용지의 종류(선거법 제6절 제1조)

 정당명칭과 선거의 명칭이 적혀 있는 투표용지

 정당명칭과 선거의 명칭,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는 투표용지

 선거의 명칭만 적혀 있는 투표용지

※ 위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음(선거법 제6절 제2조).

  · 투표용지가 어느 선거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정보

  · 투표용지에 적힌 정당이 정당 명칭을 등록했는지 여부, 그 정당이 후보자를 등록했는지에 관한 정보

※ 투표용지는 정당별로 각각 다른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투표용지에 하나의 정당과 해

당 정당의 후보자 이름이 적혀 있음. 선거권자는 여러 정당의 투표용지 중 선호하는 정당의 투표용지

를 골라 기표하고 투표지를 투표봉투에 넣은 다음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면, 투표사무원이 투표함에 

넣음.

2) 투표봉투의 종류(선거법 제6절 제5조)

 투표봉투

 대리투표용 겉봉투(outer envelopes)

 우편투표용 겉봉투

 우편투표 포장용 봉투(cover envelopes)

 투표용 창봉투

3) 투표용지의 작성

 후보자의 이름은 번호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선거법 제6절 제3조).

 투표용지의 규격은 A6(105×148mm) 크기로 동일한 재질의 종이로 작성되며, 특정 선거에 

대한 모든 투표용지는 같은 색상이어야 함(선거법 제6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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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표용지의 인쇄

 모든 투표용지와 투표봉투는 중앙선거청이 제공하며, 각 정당은 투표용지 인쇄비용을 미리 

지급해야 함(선거법 제6절 제6,9조).

 다음의 정당은 국가의 비용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음(선거법 제6절 제8조).

– 해당 선거 또는 최근에 실시한 2회의 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의 총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

을 득표한 정당 또는 이미 의회 의석을 확보하고 있거나 선거를 통해 의석을 확보한 정당

※ 투표봉투, 대리투표용 겉봉투, 우편투표용 겉봉투와 포장용 봉투도 가능(선거법 제6절 제10조)

 무료 투표용지 인쇄는 의회의원선거는 선거구 선거인 총수의 3배에 해당하는 만큼 가능(선거

법 제6절 제8조)

– 선거인 수는 선거가 있는 해 3월 1일 「국세청 주민등록 업무 관련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법」에 따라 주민등록의 정보에 근거해 산출

마. 투표절차

 선거인은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함(선거법 제7절 제1조).

 투표개시(선거법 제9절 제3조)

– 투표관리관은 각 투표함이 비어 있다는 것을 참관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그 이후 투

표를 시작함.

 본인확인(선거법 제8절 제6조)

– 선거인은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함.

 기표방법(선거법 제7절 제2조)

– 하나의 투표용지를 선택해 접지 않고 투표봉투에 넣어, 투표봉투를 봉함함.

–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를 원하는 선거인은 선호하는 후보자 이름 옆에 있는 란에 기표

해야 함.

– 선거의 명칭만 적힌 투표용지에는 정당 명칭 등록이나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정당 소

속 후보자의 이름을 쓸 수 있으며 그 후보자에게 개인투표를 한 것으로 간주함. 

※ 투표용지에 여러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가장 첫 번째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으로 

간주함.

– 투표용지와 투표봉투에 불필요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됨.

 선거인은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를 정리한 후 투표봉투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출(선거법 

제7절 제3조제1항)

 투표사무원은 투표봉투 준비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선거인이 신분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투표봉투를 접수하지 않아야 함(선거법 제8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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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선거인이 같은 선거에서 하나 이상의 투표봉투를 제출할 경우 그 중 한 개의 봉투만

을 접수할 수 있음.

※ 투표봉투 접수 전에 투표사무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함(선거법 제9절 제6조).

  · 투표봉투 준비방법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라는 사실, 이중투표하지 않았다는 사실

 투표봉투 접수에 문제가 없는 경우 투표사무원은 선거권자 또는 대리인 앞에서 투표봉투를 해당 

투표함에 넣고 이 사실을 선거인명부에 표시함(선거법 제9절 제7조).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투표사무원은 투표소 외부에서 투표봉투

를 접수할 수 있음(선거법 제8절 제7a조).

 투표소나 투표소에 인접한 장소에서는 선거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선전이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음(선거법 제8절 제3조).

 투표사무원은 투표소 내 질서유지에 책임을 짐. 투표소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

은 투표사무원의 지시 사항에 따라야 하며, 불가피한 혼란이 발생해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투표를 잠시 중단할 수 있음(선거법 제8절 제4조).

– 투표가 중단된 경우 각 투표함과 선거인명부를 봉함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하며, 

투표가 재개될 때 투표사무원은 우선 먼저 참관인들에게 봉함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선거법 제9절 제15조).

 투표 마감 후라도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권자들은 투표할 수 있음(선거법 제8절 제5조).

 선거권자가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했거나 우편투표를 했더라도 자신의 투표소에

서 다시 투표할 수 있음(선거법 제9절 제14조).

8 스위스

가. 투표의 원칙(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8조,제8조의a)

 공식적인 투표용지가 투표에 사용되어야 하며, 전자적 데이터처리를 위한 주의 투표기록증표

(Erfassungsbelege)는 공식적인 투표용지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 됨.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음.

 연방의회는 관련 주나 코뮌과 협의로 지역적 범위, 투표일 및 대상을 한정해 전자투표를 허가

할 수 있음.

나. 투표시간(주마다 다름)

 제네바 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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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표절차(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4~36조)

 연방내각국은 투표용지와 함께 선거권자들에게 배포할 간략한 지침서를 매 총선거 전에 발행

해 보내야 함.

– 주 선거당국은 정당 또는 연합단체의 모든 후보자명부가 포함된 투표용지[기호와 후보자 

정보(성, 이름, 거주지)가 포함된)와 백지투표용지]를 준비해야 함(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3조제1항).

– 주는 선거일 전 3주부터 4주 사이에 선거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보내야 함(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3조제2항, 제48조).

 백지투표용지(not pre-printed)를 사용하는 선거권자는 후보자들의 이름, 명부명칭 또는 명

부번호를 기재할 수 있으며,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pre-printed)를 사용하는 선거권자는 미

리 인쇄된 후보자의 이름을 삭제할 수 있음.

 선거권자는 다른 명부에 있는 후보자의 이름을 기입할 수 있고(분할투표), 투표용지에 같은 

후보자의 이름을 두 번 기입할 수 있음(누적투표).

 후보자명부를 최종적으로 수정한 이후 사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그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인 득표수로만 계산됨.

라. 추가투표(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7조)

 투표용지에 선거구 하원의원에게 투표해야 하는 의석수보다 더 적은 후보자 수가 기재된 

경우 투표용지 공란에 명부 명칭이나 명부번호를 기입하면 명부에 대한 추가투표로 계산됨

(명부의 명칭 또는 번호를 기입하지 않았거나 하나 이상의 명부의 명칭 또는 번호를 기입한 경우 

계산되지 않음).

 한 주에 명부 명칭이 같은 둘 이상의 지역 명부가 있는데 투표지에 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추가투표를 한 경우 그 투표지가 제출된 지역 명부에 대한 것으로 간주

9) ge.ch. ‘Voter à Genève. 6. Voter au local de vote(Voting in Geneva. 6. Vote at the polling station).’
https://www.ge.ch/voter-geneve/voter-au-local-vote (검색일 20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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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wissinfor.ch. 2019.8.14. ‘A voter guide for electing the Swiss parliament.’
https://www.swissinfo.ch/eng/parliamentary-elections-_a-voters—instruction-manual-for-electing- 
swiss-parliamentarians-/45160226 (검색일 2022.6.29.) 
ch.ch. ‘Élections 2019.’
https://www.media.bk.admin.ch/wahlen/fr/ (검색일 2022.7.6.)

<그림 9-2> 스위스의 투표용지10)

․ 정당은 하나의 명부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부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음.
․ 선거권자는 정당이 제출한 명부대로 작성된 투표용지를 선택해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용지에 

후보자명부를 작성 또는 일부 편집하거나, 동일한 후보자의 이름을 2회 기입해 해당 후보자에게 2표를 행사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하게 투표할 수 있음.

․ 투표용지 상 후보자명부의 선택에 관한 경우의 수는 다음 그림 참조

정당에서 제출한 명부 중 하나를 택하여 그대
로 투표
(정당을 선택하고, 해당 정당에서 작성한 명부
에 있는 후보자 모두 선택)

정당에서 제출한 명부 중 하나를 택하여 해당 
정당에 대하여 투표하나, 명부에 있는 후보자 
중 일부를 삭제

동일한 후보자의 이름을 한 번 더 작성하여 
2표를 해당 후보자에게 투표 가능

또는 다른 명부에 있는 후보자를 추가할 수 있
음. 추가의 경우에는 해당 주에게 할당된 의석 
수 만큼만 추가할 수 있고, 그 이상 초과되는 
이름은 삭제

선거권자가 직접 정당을 선택하고 후보자명부
를 작성해 투표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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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캐나다

가. 투표시간

 지역별 투표시간(선거법 제128조)

– 뉴펀들랜드, 대서양, 중앙시간 지역: 오전 8:30부터 오후 8:30까지

– 동부시간 지역: 오전 9:30부터 오후 9:30까지

– 산악시간 지역: 오전 7:30부터 오후 7:30까지

– 태평양시간 지역: 오전 7:00부터 오후 7:00까지

 한 선거구 내에 2 이상의 지역시간이 적용될 경우 선거관리관은 선거관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역시간을 하나로 결정할 수 있음(선거법 제130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궐선거가 같은 날, 같은 지역시간에 실시되는 경우의 투표시간은 오전 

8:30부터 오후 8:30까지로 함(선거법 제131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 선거권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선거일에 연속한 3시간 동안의 투표시간이 보장되어야 함

(선거법 제132조).

– 고용주는 허가한 투표시간 동안 근로자가 직장에 없었다는 사유로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

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음(선거법 제133조).

나. 투표구(선거법 제538조)

 각 투표구는 일반적으로 최소 250명의 선거인이 있어야 함.

 일반적으로 투표구는 직전 실시한 연방선거의 투표구를 유지함.

 선거관리청장은 선거관리관에게 관할 선거구의 투표구 조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관은 

시나 주(municipal and provincial authorities)가 제출한 투표구획정안의 투표소 접근성을 

고려하여 투표구를 조정

 선거관리관은 선거관리청장의 승인 하에 장애인과 노인들이 거주하는 기관·시설로 구성된 

투표구를 설치할 수 있음.

다. 투표소

 각 투표구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투표소를 설치함(선거법 제120조).

 투표소는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평지층에 설치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학교, 연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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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공공건물에 설치함(선거법 제121,122조).

– 기표소는 선거권자가 투표할 때 밖에서 보이지 않게 차단되어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며, 기표소 안에 기표에 사용할 흑색

연필을 비치해야 함.

 장애인·노인들이 거주하는 기관·시설 투표구에는 이동투표소(mobile polling station)를 설

치할 수 있음. 

– 선거관리관은 선거관리청장의 지시에 따라 투표소별 운영시간을 정하고, 이동투표소의 일

정을 후보자에게 통지해야 함(선거법 제125조).

 기관·시설 안에 설치된 투표소(선거법 제157조)

– 선거사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동 

시설책임자의 승인 하에 투표함.

– 투표용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들고 다니며 방마다 환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며, 

후보자의 대리인은 1명을 초과해 참관할 수 없음.

라. 투표용지(선거법 제117조)

 후보자의 이름은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에 따르며, 이름이 동일한 후보자의 경우 직업·주소를 

함께 기재

※ 투표용지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니셜(initial)만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게재순위는 이름 알파벳순이며, 정치적 소속단체가 명시된 후보자는 후보자 이름 하단에 기재

※ 등록정당의 명칭 및 약칭은 정당의 대표가 제시한 내용으로 기술

 선거관리관은 선거일 19일 전 오후 2시 이후 가급적 신속하게 투표용지를 인쇄하여야 함(선

거법 제116조).

–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매겨야 하며 인쇄해 납품한 자의 이름을 적어야 함.

마. 투표절차

 투표소에 출입 가능한 자는 다음과 같음(선거법 제135조).

– 현장연락소 사무원, 투표사무원, 선거관리청장과 소속 직원, 선거관리관과 대리인, 후보자

와 후보자의 대리인 2명, 거동불편자의 투표보조인 1명, 참관인

 후보자의 대리인(candidate’s representative)은 투표시간 동안 자유롭게 투표소를 입·출입

을 할 수 있으며 한 투표소에서 다른 투표소로 이동도 가능하지만 한번 투표소를 떠난 경우에

는 다시 들어갈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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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선거인의 투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얻은 정보를 다른 대리인에게 전달할 수 있음(선거법 제136조).

– 투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오디오 또는 비디오로 녹화할 수 없으며, 선거권자의 투표

권 행사나 투표의 비 을 침해해서는 안 됨.  

 투표개시 전 사전준비(선거법 제138~140조)

– 투표사무원은 투표 개시 전에 후보자, 후보자의 대리인 및 선거권자 대표가 입회한 가운

데 모든 투표용지의 뒷장 서명란에 약식서명(initials)을 하고 투표함을 열어 투표함이 비

어 있음을 확인한 후 봉인해 책상 위에 비치

– 후보자나 대리인이 투표개시 15분 전에 출석한 경우 투표소 내 투표용지를 계수하고 관련 

서류를 점검할 수 있음.

 투표 진행 절차11)

– 선거권자가 주소와 이름을 말하면 투표사무원은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확인 후 선거권자의 

신분증을 확인함(선거법 제143조).

※ 신분증의 종류: 선거인의 사진·이름·주소가 기재된 정부(연방, 주, 지방, 공공기관)가 발행한 신분증 

또는 선거관리관이 승인한 기타 신분증(이 경우 2가지를 제출해야 함)

※ 공식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인이라도 다음의 경우 투표할 수 있음(선거법 제149조).

  · 투표소이전확인서, 등록확인서를 취득 제출하는 경우

  · 충분한 신분증명을 제시하고 선거사무원이 선거관리관과 함께 선거인이 예비선거인명부 또는 명부

수정기간 중에 등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후보자의 이름 반대편 작은 원안에 ‘×’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한 후 접어서 투표사무원에게 줌(선거법 제151조).

– 투표사무원은 투표지 뒷면의 약식서명과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선거권자와 다른 참석자들 

앞에서 일련번호(counterfoil)를 절취한 후 투표지를 선거권자에게 주면 선거권자가 투표

함에 투입함.

11) Elections Canada. ‘The Federal Electoral Process.’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res&dir=ces&document=part5&lang=e (검색일 2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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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 주

가. 투표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연방선거법 제220조)

나. 투표소12)

 투표소는 학교, 교회, 공공기관 등에 설치됨.

 주류 판매를 위해 허가받은 건물도 투표소로 사용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205조).

– 다만, 투표소로 사용될 예정인 건물에서 주류가 판매되지 않아야 하며, 주류가 판매될 건

물의 일부가 분리되어야 하고, 주류가 판매될 건물의 일부를 통과하지 않고 투표소로 사

용될 건물에 출입이 가능해야 함. 

다. 투표용지

 투표용지에는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인쇄하고 정당이 요구하는 경우 등록부에 등재된 로고

를 인쇄함(연방선거법 제209조).

– 하원의원선거는 녹색용지를, 상원의원선거는 흰색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연방정부 공문서

에 통상 사용되는 검은색으로 인쇄

– 우편투표에 사용될 투표용지 상단에는 ‘우편투표용지‘라고 기재하고, ‘투표용지를 접어 우

편투표인준서가 인쇄된 봉투에 넣고 봉인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을 기재해야 함.

 투표용지에는 인증을 위한 공식적인 표시(official mark)가 있어야 함(연방선거법 제209A조).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재 순서는 구슬을 이용해 추첨으로 결정하며, 2명 이상의 후보자의 이름이 

유사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들의 이름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 또는 추가

적 사항을 함께 기재함(연방선거법 제213조).

라. 투표방법13)

 상원의원선거 기표(연방선거법 제239조)

– 상원의원 투표용지는 검은 구분선을 기준으로 윗부분(above the line)에는 정당 또는 그

룹, 아랫부분(below the line)에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곳이 구분되어 있음.

12) AEC. ‘Voting at a polling place.’
http://www.aec.gov.au/voting/polling.htm (검색일 2022.7.7.)

13) AEC. ‘Voting in the Senate.’
https://www.aec.gov.au/Voting/How_to_vote/Voting_Senate.htm (2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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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자는 정당이나 그룹 영역 또는 후보자 영역 둘 중 하나의 영역을 선택하여 기표해

야 함.

– 숫자가 아닌 체크표시(✔)나 십자표시(×)가 기표된 경우에는 숫자 1을 기재한 것으로 간

주하며, 같은 숫자가 반복된 경우 그 반복된 숫자와 그 숫자보다 높은 수, 숫자가 빠진 

경우에는 그 빠진 숫자보다 높은 수는 집계에서 제외됨(연방선거법 제268A조, 제269조).

<구분선 윗부분(above the line) 정당이나 그룹 영역 기표>

– 정당 또는 그룹 투표 영역에 기표하는 경우 선호하는 정당 또는 그룹의 순위에 따라 네모 

칸의 기표 란에 1에서 6까지 숫자로 선호 순위를 표기해야 함.

– 6개 이하의 기표란이 있을 경우에는 1에서부터 연속된 번호로 순위를 순차적으로 표기함.

– 구분선 윗부분의 정당 또는 그룹 영역에 숫자 1만을 기재하거나 숫자 1과 하나 이상의 

1보다 높은 수를 기재한 경우 해당 투표용지는 유효임(연방선거법 제269조).

<구분선 아랫부분(below the line) 후보자 영역 기표>

– 후보자 영역에 기표하는 경우 네모 칸의 기표란에 후보자에 대한 선호 순위에 따라 숫자

로 기표하며, 이 경우 최소 12명의 후보자에게는 선호 순위를 표기해야 함. 12개 이하의 

기표란이 있을 경우에는 1에서부터 연속된 번호로 순위를 순차적으로 표기함.

– 기표란이 6개를 넘는 경우에 선거인이 적어도 1에서 6까지의 숫자를 연속적으로 기재했

다면 6보다 큰 하나 이상의 숫자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투표지는 유효함(연방선거법 

제268A조).

 하원의원선거의 기표(연방선거법 제240조)14)

– 후보자의 이름 옆의 사각형 기표란에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의 선호 순위를 숫자로 표시

해야 함.

– 기재하는 숫자는 특정 숫자의 반복 없이 연속적인 숫자여야 하며, 모든 후보자에게 선호

를 표시해야 함.

– 선호 순위 표기 없이 특정 후보자 기표란을 빈칸으로 두거나 숫자가 아닌 체크표시(✔)나 

십자표시(×)로 기표한 경우 투표지는 무효가 됨. 다만, 단 한 명의 후보자 기표란만 빈칸

으로 둔 경우 그 후보자는 가장 마지막으로 선호하는 후보자로 표시한 것으로 간주(연방선

거법 제268조제1항제c호)

14) AEC. ‘Voting in the House Representatives.’
http://www.aec.gov.au/Voting/How_to_vote/Voting_HOR.htm (검색일 2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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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투표절차

 선거일에 선거권자가 자신이 등록되어 있는 선거구 내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연방선거법 

제222조)

 투표 전에 투표관리관은 투표함이 비어있는지 확인하고 덮개를 안전하게 잠가야 함(연방선거

법 제220조).

–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권자가 오후 6시에 투표소 안에 있다면 모두 투표할 때까지 종료되

지 않으나 6시 이후에는 누구든지 투표하기 위해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음.

– 투표종료 시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의 참석하에 투표함을 공개적으로 봉쇄․봉
인하고 지체 없이 개표를 위해 이송함.

– 투표가 실시되는 동안 후보자가 임명한 투표참관인 1명이 투표소에 배치되는데 투표소 

내에서 선거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를 방해할 수 없고, 직무수행과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소 내의 모든 자와 대화해서는 안 됨(연방선거법 제217,218조).

※ 위반 시 벌금 10유닛 또는 6개월의 금고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권자는 투표관리관(presiding officer)에게 이름, 주소, 이중투표인지를 구술(연방선거법 

제229조)

– 투표관리관은 투표관리관이 약식 서명한 투표용지를 교부한 즉시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

의 이름을 기재함.

– 만약 선거인명부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미 투표한 것으로 표시된 경우, 선거인명

부에 이름은 있지만 주소가 없는 경우(silent  elector), 추가적인 질문으로도 신원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언투표(Declaration vote)용지를 교부 받아 잠정투표(provisional 

vote)를 하게 됨(연방선거법 제235조). 

- 선거권자는 기표소에 혼자 들어가서 비 리에 기표하고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

함(연방선거법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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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국가명

월요일 노르웨이(공휴일), 캐나다(공휴일인 경우 화요일에 실시), 필리핀

화요일 이스라엘, 미국, 덴마크*

수요일 한국(공휴일), 인도네시아(공휴일), 네덜란드

목요일 영국

금요일 아일랜드*

토요일 호주,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키프로스, 라트비아, 몰타, 싱가포르, 대만, 슬로바키아

일요일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레바논*,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몬테네그로, 니카라과, 북마케도니
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
덴, 스위스, 태국,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기타
체코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 토요일 오후에 마침.

인도 여러 날에 걸쳐 선거가 진행됨.

 * 선거가 실시되는 요일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선거일로 분류함. 
※ 미국은 주별로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함.
  -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몬태나,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2020년 11월 3일 본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함.
※ 이스라엘은 법규상 화요일이지만 다른 요일에 열리는 경우도 많고,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왔으나 2019년 

4월 9일 실시한 조기총선은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음.

출처: IPU Parline. ‘Parliamentary elections.’ 
https://data.ipu.org/elections (검색일 2022.4.7.)
Wikipedia. ‘Election day.’
https://en.wikipedia.org/wiki/Election_day (검색일 2022.4.7.)
Timeanddate.com. ‘Is Election Day a Public Holiday?’
https://www.timeanddate.com/holidays/us/election-day (검색일 2022.4.7.)

<표 9-3> 각국의 투표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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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투표요일 일수 투표시간 개표시간 관련규정

한 국 수요일 1일 6시~18시(12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공직선거법 
제34,155조

영 국 목요일 1일 7시~22시(15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1호

미 국 화요일 1일
6시(8시)~18시(21시) 사이

(보통 12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주별로 다름

프랑스 일요일 1일 8시~18시(10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시행령

제41조

독 일 일요일 1일

8시~18시(10시간)
※ 단, 주선거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투표시간
을 앞당길 수 있음.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연방선거법시행령 
제47조

일 본 일요일 1일

7시~20시(13시간)
※ 단,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편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
회의 승낙을 얻어 투표소 여는 
시각을 2시간 이내에서 앞당
기거나 늦추거나 또는 닫는 시
각을 4시간 범위 내에서 앞당
길 수 있음.

주간 또는 
야간개표

공직선거법 제40조

스페인 일요일 1일 9시~20시(11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84,88조

스웨덴 일요일 1일
8시~20시(12시간)

※ 단, 투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시간 단축 가능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4절 제21조

스위스 일요일 1일
제네바) 12시~24시 

(주별로 다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제9조

캐나다 월요일 1일

8시30분~20시30분
(뉴펀들랜드, 대서양, 중앙지역

9시30분~21시30분
(동부지역)

7시30분~19시30분
(산악지역)
7시~19시

(태평양지역)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128,129,130,

131조

호 주 토요일 1일 8시~18시(10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220조

오스트리아
일요일

(또는 공휴일)
1일

지역별로 시작시간 상이
마감시간은 17시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30일 전까지 투표시간 결정)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의회선거법
제1,52,59,84조

<표 9-4> OECD국가의 투표요일, 선거일수, 투표시간, 개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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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투표요일 일수 투표시간 개표시간 관련규정

벨기에 일요일 1일
8시~13시(5시간)

(다른 종류의 선거가 동시에 치
러지는 경우 연장가능)

투표완료 즉시
(오후 2시 이전까지 

개표소 설비)

헌법 제65조
선거법

제142,152조

칠 레
법정 공휴일

※ 최근선거: 
2021년 일요일

1일
8시~18시(10시간)

(8시부터 투표 준비 후 
투표개시 선언)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63,65,74,75,180조

체 코 금,토요일 2일
금)14시~22시(8시간)
토)8시~14시(6시간)

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1,40조

덴마크

주택내무부 장관이 
별도 공표

※ 최근선거: 
2019년 수요일

1일
평일)8시~20시(12시간)
주말)9시~20시(11시간)

※ 공휴일은 주말과 동일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21,46,68조

에스토니아 일요일 1일 9시~20시(11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의회선거법

제2,38,57조

핀란드 일요일 1일 9시~20시(11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68,78,107조

그리스 일요일 1일 7시~19시(12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31,50,89,90조

헝가리 일요일 1일 6시~19시(13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절차법 

제6,169,188조

아이슬란드
-

※ 최근선거: 
2021년 토요일

1일

9시~17시(8시간)
(마지막 투표 후 30분 동안 추
가 투표가 없을 경우 종료 가
능,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모든 
선거권자가 투표한 경우 14시
부터 종료 가능)
※ 시작시간은 9~12시 사이에 

결정가능, 종료시간은 10시 
이전까지 가능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80,91,97조

아일랜드
-

※ 최근선거: 
2020년 토요일

1일
8시~22시30분 사이 담당 장
관(주택계획자치부)이 결정(최
소 12시간 이상)

주간개표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선거법(1992) 
제96조제1항,
제114조제1항

이스라엘 화요일 1일

7시~22시(15시간)
※ 선거권자 수가 350명 미만

인 선거구는 8시~20시(12
시간), 모든 선거권자가 투
표한 경우 조기 종료 가능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의회기본법(의회) 
제9조

선거법 제72,79조

이탈리아 일요일 1일 8시~22시(14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하원선거법
제46,64,64bis,67,

68조

라트비아 토요일 1일 7시~20시(13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17,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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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투표요일 일수 투표시간 개표시간 관련규정

리투아니아 일요일 1일 7시~20시(13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의회선거법 

제6,62,76조

룩셈부르크 일요일 1일 8시~14시(6시간)
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73,134,143,144조

멕시코 일요일 1일 8시~18시(10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연방선거법

제208,285,287조

네덜란드 수요일 1일

7:30~21시(13시간30분)
※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작시간

을 조정하거나 종료시간을 
앞당길 수 있음(최소 8시간 
이상).

21시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F1,J1,N1조

뉴질랜드 토요일 1일 9시~19시(10시간)

․ 예비집계-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공식집계-주간개표 
(다음날 오전부터)

선거법 
제139,161,174조

노르웨이

월요일
(선거구별로 

일요일부터 실시 
가능)

1일
(선거구
별로 
2일)

-
(선거위원회가 투표시간과 장
소를 발표, 최종 마감시각 21
시)
※ 최근선거

Luhr skole 지역
일요일)15:00~18:00
월요일)10:00~21:00
Bondi barneskole 지역
월요일)9:00~21:00

․ 예비집계-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 최종집계-예비집계 
완료 후

선거법
제9–1,9–2,9–3,10–4,

10–5,10–6조

폴란드 일요일 1일 7시~21시(14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4,39,70,71조

포르투갈 일요일 1일 8시~19시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20,100,101조

슬로바키아 토요일 1일

7시~22시(15시간)
(지역 상황에 따라 투표 시작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앞당길 
수 있음.)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20조제3항,

제29조

슬로베니아 일요일 1일

7시~19시(12시간)
(선거위원회는 지역선거관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4시~23시 
이내에서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의회선거법
제68,84조

튀르키예 일요일 1일 8시~17시(9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의회선거법 제6조
선거기본법 

제89,95,96조

※ 선거일에 관한 내용은 <표 4-4> 참고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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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투표용지 수 기호 후보자 이름 후보자 사진

정당명 
또는 상징

기타 근거규정

한 국
선거인별 2장

(지역구․비례대표)
○ ○ × ○ -

공직선거법
제150조

영 국 선거인별 1장 ○ ○ × ○ –
1983년

국민투표법
부록

미 국 선거인별 1장 × ○ × ○

자서식 
으로도 가능

(후보자 
이름)

주법

프랑스 후보자 별 1장 × ○ × ○

후보자 이름 
밑에 

대리후보 
이름 기재

선거법 시행령 
제103조

독 일
선거인별 2장

(지역구․비례대표)
○ ○ × ○

직업, 지위, 
거주지 기재

연방선거법
제30조제2항

일 본
선거인별 2장

(지역구․비례대표)
× × × ×

자서식 
(후보자 
이름)

공직선거법 
제46조

스페인 정당별 1장 × ○ × ○ – 선거법
제172조

스웨덴 정당별 1장 × ○ × ○ – 선거법
제6절 제1조

스위스 정당별 1장 × ○ × ○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4,35조

캐나다 선거인별 1장 × ○ × ○

이름이 
동일한 경우 
직업·주소 

기재

선거법
제117조

호 주 선거인별 1장 ○ ○ × ○

이름이 
동일한 경우 

추가사항 
기재

연방선거법
제209조

오스트리아 선거인별 1장 ○ ○ × ○
후보자의

생년
의회선거법 

제75조

<표 9-5> OECD국가의 투표용지 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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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Ísland.is. ‘Reglugerð um kjörgögn, atkvæðakassa o.fl. við kosningar(Regulations on electoral 
documents, ballot boxes, etc. during elections).’ 
https://island.is/reglugerdir/nr/0388-2022 (검색일 2022.9.19.)

구분
국가명 투표용지 수 기호 후보자 이름 후보자 사진

정당명 
또는 상징

기타 근거규정

벨기에 선거인별 1장 ○ ○ × ○ – 선거법 
제128,143조

칠 레 선거인별 1장 ○ ○ × ○ – 선거법 
제24,25,26조

체 코 정당별 1장 ○ ○ × ○ 직업, 나이
선거법 
제38조

덴마크 선거인별 1장 × ○ × ○ – 선거법 
제43조

에스토니아 선거인별 1장 × × × ×
자서식
(후보자 

등록번호)

의회선거법 
제39조

핀란드 선거인별 1장 × × × ×
자서식
(후보자
기호)

선거법 
제51조

그리스
후보자·정당별

1장
× ○ × ○ – 의회선거법

제72조

헝가리 선거인별 2장 ○ ○ × ○

후보자 
이름이 

동일한 경우 
생년 기입

선거절차법
제156~160조

아이슬란드 선거인별 1장 ○ ○ × ○ –
선거문서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15)

아일랜드 선거인별 1장 × ○ ○ ○ 거주지, 직업
선거법(1992) 

제6688조

이스라엘 정당별 1장 × × × ○

백지투표
용지에 

자서식으로도 
가능

선거법 
제76조

이탈리아 선거인별 1장 × ○ × ○ – 하원의원선거법 
부록

라트비아 정당별 1장 ○ ○ × ○ – 선거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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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투표용지 수 기호 후보자 이름 후보자 사진

정당명 
또는 상징

기타 근거규정

리투아니아
선거인별 

2장

비례대표 ○ ○ × ○ 정당대표명 의회선거법
제58조 지역구 × ○ × ○ –

룩셈부르크 선거인별 1장 ○ ○ × ○ – 선거법 
제1403조

멕시코 선거인별 1장 × ○ × ○ – 선거법
제266조

네덜란드 선거인별 1장 ○ ○ × ○ – 선거법
제J20조

뉴질랜드 선거인별 1장 ×
○

(비례후보자
이름은 없음)

× ○
하나의 용지에 

2번 기표 
(지역구,비례)

선거법
제150조

노르웨이 선거인별 1장 ○ ○ ×
○

(상징·로고는 
불가)

직업, 직위  
출생연도, 
거주지

규제규정
제19조

폴란드 선거인별 1장 ○ ○ × ○ – 선거법
제224조

포르투갈 선거인별 1장 × × × ○
정당명, 

약칭, 상징 
모두 표기

선거법 제95조

슬로바키아 정당별 1장 ○ ○ × ○
직업, 나이,

거주지
선거법

제55조제3항

슬로베니아 선거인별 1장 ○ ○ × ○

(소수민족커
뮤니티의

소선거구용 
투표용지는 

상이함)

의회선거법 
제73,74조

튀르키예 선거인별 1장 × ○ × ○
정당대표 

이름
의회선거법

제26조

※ 투표용지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 선거인별 1장) 우리나라처럼 한 장의 투표용지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명이나 정당명이 모두 적혀있는 형태로 

선거인별로 1장의 투표용지를 받음. 
– 후보자·정당별 1장)후보자나 정당별로 각각 투표용지가 작성되는 형태로 투표소나 기표소 안에 투표용지가 비치되

어 있거나 투표용지 배부 시 받아 선거인이 선호하는 후보자나 정당의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
함.

– 자서식) 일본(이름), 에스토니아(등록번호), 핀란드(기호)의 경우 백지투표용지에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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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재자투표(Absentee voting) 
- 우편투표 및 특별투표소 투표

부재자투표는 선거일에 없거나 해당 선거구에 없는 경우 실시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 선거일에 해당 선거구에 없는 선거권자의 경우 선거일 전에 실시되는 우편투표나 사전투표(제3절에서 자세

히 설명)를 통해 투표할 수 있으며, 
– 선거구에 없는 선거권자(병원, 요양원, 교도소 등 거동이나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를 위해서는 선거일에 

특별투표소를 별도로 설치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각국은 질병, 부재, 출장업무 등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으며,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함.
프랑스는 1975년 12월 이후 우편투표를 폐지함.

1 영 국

가. 우편투표를 할 수 있는 자(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4. 제3호)

 선거인명부에 등록되거나 등록 예정인 선거인은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우편투표 절차(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4. 제3호)16)

 선거인명부등록관에게 신청자의 서명과 생년월일(추후 개인 신원확인에 사용됨), 신청자의 등록

된 주소와 우편투표용지 등을 받을 주소를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간은 2022.5.5. 선거의 경우 4.19. 오후 5시까지(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

랜드의 경우 4.12. 오후 5시까지)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약 선거일 3주 전) 투표용지 등이 인쇄되고 우편투표용지 등(우편투표 

및 송부 방법 안내문, 우편투표선언문, 봉투 2개, 투표용지)이 송부됨.

 선거일 오후 10시까지 선거권자가 등록된 지역위원회에 우편투표지가 도착되어야 하는데, 불가

능할 경우 우편투표의 당사자는 선거일에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관이나 투표소에 투표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음.

16) The Electoral Commission. ‘Apply to vote by post.’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voter/how-cast-your-vote/voting-post (검색일 2022.7.7.)

    The Electoral Commission. ‘How to vote by post.’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voter/how-vote-post (검색일 2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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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국

 모든 주(50개 주와 컬럼비아특별구)에서 우편투표를 실시17)

※ 오리건 주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2000년 이후 모든 선거를 우편투표로 실시하고 있으며, 워싱턴(2012년), 

콜로라도(2014년). 유타(2019년), 하와이(2020년), 캘리포니아․네바다·버몬트(2022년) 주가 모든 선거를 

우편투표로 실시하고 있음.18)

가. 우편투표 사유19)

 선거일에 단순히 자신의 선거구에 없기 때문에 허용하는 주: 알래스카 등 25개 주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주: 앨라배마, 미주리 등 22개 주

– 질병, 신체장애, 종교상의 이유 또는 군복무나 해외근무, 학업 등으로 장기간 부재, 경범

죄로 인한 수감 등

나. 우편투표 신청 및 절차20)

 우편투표를 신청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일정한 범위의 친족에 의한 대리신청도 가능)은 선거일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군서기(county clerk), 선거위원회, 등록위원회 등 

해당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

– (알라스카 주의 경우 - 2022.11.8. 선거 기준) 우편투표 신청 10.29. 오후 5시까지, 우편투

표 회송 11.8.자 우편소인이 찍혀야 하며 11.18.까지21)

 해당 기관은 신청기한 내에 제출된 우편투표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및 주소가 등록선

서서 원본과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해 신청인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투표용지 

등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부

17) BALLOTPEDIA. ‘Absentee/mail-in voting.’
https://ballotpedia.org/Absentee_voting (검색일 2022.7.7.)

18) NCSL. ‘Table 18: States With All-Mail Elections.’
https://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vopp-table-18-states-with-all-mail-electi
ons.aspx (검색일 2022.7.7.)

19) NCSL. ‘Voting Outside the Polling Place: Absentee, All-Mail and other Voting at Home Options.’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absentee-and-early-voting.aspx#overview 
(검색일 2022.7.7.)

20) usagov. ‘Absentee and Early Voting.’ 
https://www.usa.gov/absentee-voting (검색일 2022.7.7.)

21) U.S. Vote FOUNDATION. ‘Elections Dates & Deadlines.’
https://www.usvotefoundation.org/vote/state-elections/state-election-dates-deadlines.htm;jsessioni
d=1A5ED2DA15A7B56F38EFC1E318105610?stateName=AK&electionLevel=Federal+and+State (검색일 
2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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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투표를 한 선거권자는 선거 전 일정 기간 내에 각 선거위원회 또는 서기사무소 등 해당 

기관에 우편투표지 등을 보내야 함.

– 다만, 우편투표용지를 받았더라도 선거일에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음. 

– 주마다 절차는 다르지만 우편투표지 등을 그대로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투표용지를 반납

하고 직접 투표를 할 수도 있음. 

3 독 일

가. 우편투표

 우편투표구선거위원회 설치(연방선거법 제8조제1,3항 및 연방선거법시행령 제7조)

– 우편투표 실시 및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각 선거구 내에 별도의 우편투표구선거위원장 

및 우편투표구선거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수는 선거구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결정

– 여러 행정구역에 권역별로 설치가 가능하며, 주 정부 또는 선거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결정

 선거증 교부(연방선거법시행령 제25,28조)

– 우편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 신청으로 선거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

된 자는 물론이고 등재되었어야 할 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선거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모든 선거권자가 받는 선거안내문에 선거증을 신청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선거증 신청서가 포함됨.

– 선거증을 발급받은 선거권자는 선거구의 공식 우편 투표용지, 투표지봉투, 선거우편물이 

송달되어야 하는 전체주소 및 선거증을 발행한 관할 행정청의 기호 및 선거증 번호나 선

거구역이 기재된 공식 우편물 봉투, 우편투표 안내서 등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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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2 독일 선거증 제도

독일에서는 선거증을 가진 자만이 해당 선거구 내 다른 투표구에서 투표하거나 우편투표를 할 수 있음.

(1) 선거증 교부요건(연방선거법시행령 제25조)
∙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선거증을 교부받음(從屬選擧證).

– 선거일 투표시간 중 중대한 사유로 해당 투표구 밖에 머무를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자신의 주소를 다른 투표구로 주소를 이전한 후 새로운 투표구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직업상의 이유, 질병, 고령, 신체적 불구 및 장애로 인해 투표소에 출석하기 곤란한 경우

∙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으로 선거증을 
교부받음(獨立選擧證).
–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이의신청기간을 해태한 것이 입증된 경우
– 신청에 의한 선거인명부 등록 절차 이후나 선거인명부가 부당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해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발생한 경우
–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이의신청기간 중에 확정되어 명부확정 후에 비로소 각 게마인데 행정청의 명부재확

정 통지를 받은 경우

(2) 선거증 신청(연방선거법시행령 제27조)
∙ 선거증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게마인데 행정청에 신청하여 발급받으며,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보, 텔렉

스, 팩시 리, E-mail 또는 전자적 형식으로 문서화될 수 있는 방식만이 유효하며, 전화에 의한 신청은 허용
되지 않음. 장애가 있는 선거인은 신청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 신청해야 교부받을 수 있음. 다만,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권자가 연방선거
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선거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선거일 15시까지 신청할 수 있음.

(3) 선거증 교부(연방선거법시행령 제28조)
∙ 선거증은 교부사무를 위임받은 담당공무원이 자필로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해 교부함.
∙ 선거증에는 해당 투표가 선거권자 또는 그의 의사표시로 기표되었음이 보증되어야 함.
∙ 선거권자가 투표구선거위원회에서 투표하겠다는 의사가 신청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

증에 선거구의 관제투표용지, 관제투표용 봉투, 관제우편투표용 봉투, 우편투표 안내서를 첨부해야 함.
∙ 분실된 선거증은 재교부되지 않음. 다만, 송부된 선거증이 선거권자에게 도달되지 않은 사실을 해당 선거건자

가 입증하는 경우 선거일 전 12시까지 새로운 선거증이 교부됨.

(4) 선거증 교부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연방선거법시행령 제31조)
∙ 선거증의 교부가 거부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의 송달기한은 

그 이의신청이 선거일 12일 전까지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함. 

 우편투표절차(연방선거법 제36조, 연방선거법시행령 제66조)

– 우편투표 하려는 자는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한 다음 이를 투표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거증에 인쇄되어 있는 선서에 서명한 다음 선거증과 함께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발송

– 우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선거증이 발행된 선거구선거위원장에게 도달해야 하며, 

우편투표의 발송은 공인된 회송용 봉투에 의하고 특별우송절차를 취하지 않는 한 우편요

금은 무료

– 선거권자 선거증과 우편투표 관련 문서를 해당 게마인데 행정청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에는 교부장소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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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도록 한 경우에 보조인은 우편투표에 대한 선서에 갈음한 보증

에 서명함으로써 이 선거권자의 표시된 의사에 따라 투표용지에 기표하였음을 확인해야 함.

– 우편투표 과정에서 기표를 보조하는 보조인은 16세 이상이어야 함.

나. 특별투표소 투표

1) 특별투표구(Sonder Wahlbezirke)에서의 투표(연방선거법시행령 제61조)

 게마인데 행정청은 병원·양로원·수용소·요양원·보호소 등의 시설에 수용되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다수의 선거인을 위하여 그 시설에 따라 선거증을 소지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투표구를 설치해야 하며, 수 개의 시설을 하나의 특별투표구로 통합할 수 있음(연방선거

법시행령 제13조).

 게마인데 행정청은 늦어도 선거일 8일 전까지 이들 시설의 관리자에게 선거일에 시설 내에서 

투표하기를 바라는 피수용자 및 직원의 명부를 요구하여 이들 선거인에게 선거증을 발행하도

록 되어 있음.

   - 게마인데 행정청은 시설책임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투표소를 설치하고 일반투표시간의 범

위내에서 투표시간을 정해 투표소와 투표시간을 시설 내 선거권자에게 통보함.

   - 투표구선거위원장 또는 직무대리인이나 2명의 위원은 봉한 투표함과 필요한 수의 투표

용지 및 투표용 봉투를 지참하고 병실 및 병상에 들어가 병상에 누워있는 선거권자기 비

리에 기표한 뒤 투표용 봉투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 경우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보조인으로 지정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 투표 종료 후에는 봉된 투표함과 선거증을 즉시 특별투표구 투표소로 송부함. 

 특별투표구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게마인데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

어 있는 피수용자 및 직원,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게마인데와 동일한 선거구의 다른 게마인데

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피수용자 및 직원으로서 각각 명부등록지의 게마인데로부터 

선거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함.

※ 다른 선거구의 게마인데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피수용자 및 직원은 명부등록지의  게마인데로부터 

선거증과 우편투표관련 서류를 송부받아 우편투표를 할 수 있음.

2) 이동투표소 투표

 소규모 병원 및 양로원·요양원, 수도원, 사회병리치료시설 및 교도소 등에서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투표구선거위원회를 설치함(연방선거법시행령 제8조).

 소규모 병원 및 양로원·요양원에서 투표(연방선거법시행령 제62조)

– 게마인데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 소규모 병원 및 양로원·요양원 등의 책임자와 협의하여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선거권자로서 그 선거구에 유효한 선거증을 가진 자는 이동투표

구선거위원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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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시설책임자와 협의해 일반투표시간의 범위 내에서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투표소를 마련해 시설 내 선거권자들에게 투표소와 시간을 통지함.

 수도원에서 투표(연방선거법시행령 제63조)

– 게마인데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에 수도원의 책임자와 협의하여 수도원 내에서 투표를 허

용해야 함.

 사회병리치료시설과 교도소에서 투표(연방선거법시행령 제64조)

– 게마인데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에 사회병리치료시설 및 교도소 내에 수용되어 있는 선거

권자로서 그 선거구에 유효한 선거증을 소지한 자는 이동투표구 선거위원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함.

4 일 본

 일본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투표소 투표의 예외로써 부재자투표관리자의 관리 하에 투표함.

– 일반부재자투표: 해당 시정촌 외 다른 주소지에서 투표

– 우편투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자택 등의 장소에서 투표

 부재자투표 기간은 선거공시일 또는 고시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하루 전일까지

 부재자투표는 기일 전 투표(사전투표)와 구분됨.

  – 부재자투표: 등록된 시정촌 외 다른 지역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

  – 기일 전 투표: 등록된 시정촌 내 기일 전 투표소에서 투표

기일 전 투표(사전투표) 부재자투표

대상자
직무·업무 또는 총무성령으로 정한 용무종사자, 보
행곤란자, 수감자, 교통불편지역거주자, 투표구 밖
의 거주자, 천재지변등으로 투표소에 올 수 없는 자

지정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 특정국외파견자,
남극지역조사자

신체에 중증장애가 있는 
자(신체장애자복지법, 전
상병자특별원호법 또는 
개호보험법에서 정한 자)

투표장소
선거인명부가 등록되어 있는 각 거주지 구청, 
동사무소 등 기일 전 투표소

체재하고 있는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

지정되어 있는 부재자
투표소

투표방법
선거일 투표절차와 같음
(단, 서약서 기입 필수)

등록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를 청구해 체제하
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참투표 실시

투표기간 선거고시(공시)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매일

투표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단, 투표장소에 따라 시간변동 가능)

※ 투표기간은 각 선거마다 고시(공시)일의 차이가 있음.
   – 참의원선거는 선거일 17일 전에 공시하므로 총 15일
   – 중의원선거는 선거일 12일 전에 공시하므로 총 10일

<표 9-6> 일본 기일 전 투표 및 부재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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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부재자투표(공직선거법시행령 제50,55,56조)

 부재자투표관리자22)는 투표용지 및 투표용 봉투를 교부받은 선거인이 실제로 소재하거나 거

주하는 곳의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함.

 부재자투표를 하려는 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부재자투표서약서 및 청구서를 첨부하여 선거인

명부가 등록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투표하고자 하는 장소를 신청

하면서 투표용지 및 투표봉투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 

 청구를 받은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 사유가 인정되면 투표용지, 투표 우송 속봉

투 및 겉봉투, 부재자투표증명서를 선거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

나. 지정시설에서 부재자투표(공직선거법시행령 제58조)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는 병원(노인요양시설), 신체장애자 지원시설 및 보호시설을 부재자투

표 시설로 지정함.

 부재자투표관리자는 병원의 원장·노인시설의 장·원자폭탄피폭자 양호시설의 장·국립보양소

의 소장 등으로 함. 

 선거권자는 해당 지정병원의 장 등을 통해 투표용지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절차는 일반

부재자투표절차와 같음. 

다. 우편투표(공직선거법시행령 제59조의3,제59조의4)

 중대한 신체장애로 일반부재자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는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해 우편으

로 해당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송부 

※ 신체장애자복지법에 규정된 신체장애자, 전상병자특별원호법 및 개호보험법에 규정된 전상지로서 정령

으로 정하는 자는 우편투표 가능

 우편투표에서 선거권자가 스스로 투표 표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리투표 가능(대

리투표자는 선거권을 가진 자에 한하며 미리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함)(공직선거법 제49

조제3항)

22) (공직선거법시행령 제55조)부재자투표관리자의 예외로,
–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으로 해당 선박 내에서 부재자투표: 해당 선박의 선장
– 감옥 또는 대용감옥에 구금 중인 형사피고인 · 피의자 · 구류의 형에 처해진 자 및 국제수형자이송법에 규정한 수입

수형자 및 노역장에 유치되어 있는 벌금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진 자: 해당 감옥의 장 또는 대용감옥의 관리자
– 소년원에 수용 중인 보호처분에 처해진 자: 해당 소년원의 장
– 부인보도원에 수용 중인 보도처분에 처해진 자: 해당 부인보도원의 장

또한, 부재자투표관리자가 후보자인 경우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재자투표관리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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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우편투표를 하려는 자는 선거일 4일 전 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체장애자

수첩, 전상병자수첩 또는 도도부현지사나 지정도시의 장이 증명한 서류를 첨부한 문서로 

우편투표증명서 교부를 신청함.

– 우편투표증명서(7년간 유효)를 교부받은 선거권자는 증명서와 함께 자신이 서명한 문서로 

소속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용지 등의 교부를 신청함.

– 청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인이 우편투표 해당자로 인정되는 경우 투표용

지와 부재자투표용 봉투를 본인에게 송부 함.

5 스페인

가. 우편투표 신청절차(선거법 제72조)

 선거인은 선거소집일로부터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인명부관리국의 도파견사무소에 선거인

명부 등재확인증을 신청해야 함.

※ 신청은 모든 우체국에서 가능함.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하며, 신청접수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의 복사본 사용은 허용되지 않음. 

 질병 또는 거동불능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이 사실을 무료로 발급되는 공식 의사진

단서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선거권자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교부되는 공증서류 또는 영사확

인서류를 통해 허락된 자가 선거권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음. 

나. 우편투표 신청 처리 절차(선거법 제73조제1,2항)

 우편투표 신청이 접수되면 선거인명부관리국 도파견사무소는 등재사실을 확인한 뒤, 선거인

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도록 표시해야 하며, 신청받은 확인서를 교부함.

 선거인명부관리국은 선거소집일로부터 34일째 되는 날부터 선거일 6일 전까지 투표용지, 투표

봉투, 확인서 및 투표소 주소가 명시된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선거권자가 지정한 주소(만약 지정

된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주소)로 발송함. 이때 투표안내문도 함께 첨부함. 

– 수령증은 사전에 본인임을 밝힌 선거권자가 직접 서명해야 함. 

※ 선거권자가 해당 주소지에 없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우체국에 방문해 우편투표를 위한 

서류를 수령하도록 통지하되, 이 서류의 내용을 통지문에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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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편투표 절차(선거법 제73조제3,4항)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봉투에 넣어서 봉해야 함. 동시선거의 경우 각 선거마다 같은 

방법으로 하고, 투표소로 보낼 회송용 봉투 안에 투표지를 넣은 봉투를 넣은 뒤 선거일 3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 봉투에 소인은 필요 없음. 

 우체국은 투표소로 발송되는 모든 우편물을 선거일까지 보관한 뒤 선거일 오전 9시 해당 투표

소로 송부 함.

– 선거일에 접수되는 우편물에 대해서도 당일 20시까지 투표소로 송부해야 함. 

– 우체국은 수령한 모든 서류의 내용을 대장에 기재해야 하며 선거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선거일 20시 이후에 접수된 봉투는 지역선거위원회로 송부 함. 

6 스웨덴

가. 우편투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는 자(선거법 제7절 제11조)

– 해외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 외국 영해에 있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거권자

 시기: 선거일 전 45일 이후(선거법 제7절 제12조)

 방법(선거법 제7절 제13,14조)

– 2명의 증인 앞에서 준비한 투표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우편투표용 겉봉투에 넣고 봉함한 

다음 우편투표 포장용 봉투에 넣어 중앙선거청에 송부함. 

– 투표봉투에는 우편투표가 해외 또는 외국 영해에 있는 선박에 승선해서 이루어졌다는 사

실에 대한 증명과 선거권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함.

– 겉봉투에는 증인(18세 이상이어야 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그와 비슷한 신분증명에 

관한 정보와 주소, 선거권자 스스로 투표를 했다는 것, 선거권자가 제출한 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접수(선거법 제7절 제15조)

– 중앙선거청은 우편투표 포장용 봉투를 접수해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선거인의 기초

자치단체의 선거위원회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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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선거인명부에 기재하지 않아야 할 경우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었거나 완전하지 않아 선거권자가 어느 선거인명부에 등재되

어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용 봉투를 보관

※ 이 경우 중앙선거청이 보관한 봉투들은 선거 결과가 법적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이후 내용물이 들어 있는 봉투를 선거기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파기해야 함.

나. 이동투표사무원(mobile voting clerk)을 통한 투표(선거법 제7절 제3a조)

 선거권자가 병, 신체장애 또는 고령으로 인해 스스로 투표소에 갈 수 없을 경우 이동투표사무

원에게 투표지를 제출할 수 있음.

7 스위스

 우편투표(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8조)

– 우편투표에 필요한 절차를 주 법으로 규정해야 함.

– 특히 행사된 모든 투표지를 누락 없이 개표하고, 선거권자의 적격 여부 확인과 투표의 

비  유지 및 투표권 남용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함.

– 각 단위(연방, 칸톤, 코뮌)별로 기간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우편투표의 기간은 평균 1~2

개월임.

 (제네바 주) ｢정치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23)을 통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를 위하여 ①전자투표(제60조), ②우편투표(제61조)를 실시하고 있고, 대리투표

나(제63조) 사전투표는 실시하지 않음.

9 캐나다

가. 특별투표(Special Voting)24)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투표소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가 특별투표신청서를 제출해 

23) ge.ch.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LEDP(LAW on the Exercise of Political Rights)｣
https://www.ge.ch/document/loi-exercice-droits-politiques-ledp (검색일 2022.7.7.)

24) Election Canada. ‘Special Ballot Voting.’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vot&dir=bkg&document=ec90540&lang=e (검색일 2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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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투표하는 군인투표, 재외투표,25) 교도소 내 투표, 선거관리관 사무실에서 투표, 거

소투표 등을 말함.

 선거관리청장은 특별투표관리장(Special voting rules administrator)을 임명하고 특별투표

관리장은 특별투표관리를 총괄함(선거법 제181,182조).

 선거관리청장은 총리 추천 3명, 제1야당 대표가 추천한 2명, 하원에서 세 번째로 의석이 많은 

정당 대표가 추천한 1명 등 최소 6명의 특별투표사무원(Special ballot officers)을 임명함

(선거법 제183조).

나. 군인 선거권자(Canadian Forces Electors)의 투표26)

 군인 선거권자란 군대에 소속된 정규군, 예비군, 특수군을 의미함(선거법 제191조).

 투표 기간은 선거일 14일 전부터 9일까지(6일간)이며, 투표기간 동안 3일 이상, 하루에 3시

간 이상 투표소를 운영해야 함(선거법 제190조, 제205조제3항).

 특별투표용지의 기표방법은 자서식이며(후보자 이름, 약자, 성을 기재), 동일한 이름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 후보자의 정당명 등을 기재함(선거법 제213조제3항).

 기표가 완료되면 투표지를 접어 속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다시 겉봉투에 넣고 봉인한 후 군대

에서 제공하는 우편서비스를 이용해 수도지역(National Capital Region)에 있는 특별투표

관리장에게 선거일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하도록 송부(선거법 제214조)

 부대 투표사무원이 배치된 경우 병상에 있는 군인 선거권자의 투표를 위해 입원실마다 방문하

고, 부대 선거사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 등이 소속된 부대에 임명된 부대 선거사

무원이 입원 중인 군인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선거법 제217조)

 근무 또는 휴무로 투표기간 동안 소속 부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다른 부대에서 

투표할 수 있음(선거법 제218조).

25) 재외투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10장 재외선거 캐나다편, p.624 참조 

26) Election Canada. ‘Voting for Canadian Forces Electors.’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vot&dir=bkg&document=ec90550&lang=e (검색일 2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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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청장
(Chief Electoral Officer)

 

⇨
임명

특별투표관리장(1명)
(special voting rules 

administrator)

연락관등 명단 제출 
투표용품 반납 ⇧ ⇩ 선거소집령 발행사실, 투표구와 본부위치를 통지

국방부장관
(Minister of National Defence)    연락관(liaison officers) 지명(선거인 중 1명 이상)

                              ⇩ 임명

조정관(1명)
(coordinating officer)

                              ⇩ 선거소집령 발행 사실 통보

지휘관(부대별)
(commanding Officers)

 

선거소집령 발행 사실 공고

선거일과 시간 결정

투표소 설치(이동투표소·합동투표소도 가능) 및 공고

후보자 공고문 첩부

겉봉투, 속봉투, 
거주진술서 등 반납 ⇧ ⇩ 선거인명부 작성·배부

투표관련 용구용품 배부

부대 선거사무원(투표소별)
(unit election officer)  

투표소 설비

투표소 운영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은 투표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우체국, 우체통 등을 통해 
특별투표관리장에게 송부(선거일 6시까지 도착해야 함)

특별투표관리장(1명)
(special voting rules 

administrator)   

개표 진행

결과 보고

<그림 9-3> 캐나다 군인 부재자투표 흐름도(제200~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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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선거권자의 특별투표(Electors Residing in Canada)

 선거소집령 발령 후 등록 및 특별투표신청서를 선거일 6일 전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관이나 

특별투표관리장에게 제출한 선거권자는 우편투표 할 수 있음(선거법 제232조).

– 특별투표신청서에는 선거권자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 생년월일, 신분과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우편용 주소 등을 포함해야 함(선거법 제233조). 

 선거권자가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선거관리관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 신분 확인을 거친 후 

우편투표 방법으로 투표함(선거법 제237조의1조).

 투표지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수도지역에 있는 특별투표관리장에게 도착해야 함(선거법 제

239조).

라. 거소투표(voting at home)

 문맹 또는 신체적 장애로 선거관리관의 사무소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는 거소투표신

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음(선거법 제243조의1).

– 이 경우 투표사무원은 선거권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선거권자가 선정한 증인의 참관 하에 

선거권자의 투표를 보조해야 함.

마. 수감선거인(Incarcerated Electors)의 투표27)

 교도소에 수감된 자 중 선거법에 따라 투표할 자격을 갖춘 자는 선거일 12일 전에 투표할 

수 있음(선거법 제245조).

 투표소는 오전 9시에 열고, 오후 8시 이후에 닫음(선거법 제250조제2항).

 투표는 우편투표로 실시되며, 투표지는 수도지역에 있는 특별투표관리장에게 선거일 오후 6

시까지 도착하도록 송부함(선거법 제261조).

※ 필요한 경우 독방이나 병상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선거법 제255조).

27) Election Canada. ‘Voting by Incarcerated Electors.’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vot&dir=bkg&document=ec90545&lang=e (검색일 
2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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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 주

가. 부재자투표28)

 선거일에 등록한 선거구 내에는 없지만 해당 주나 준주에 있는 경우 선거인은 다른 투표소에

서 투표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222조제1,1A,1B항).

– 선거일에 누구든지 주 또는 준주 내에 투표소에서 승인된 서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부재자 선거권자로 투표할 수 있음.

 투표관리관은 투표에 앞서 부재자 선거권자(absent voter)의 선거구를 확인함(연방선거법 제

229조제2항).

 부재자 선거권자는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지 않고 투표관리관에게 전달함(연방선

거법 제233조제1항제b호제ii목).

나. 우편투표

1) 신청대상자(연방선거법 제184A조)

 투표당일 업무나 여행 등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자, 외출이 곤란한 중환자 또는 해외거주자

– 실제 거주지가 투표소로부터 20㎢를 넘는 경우

– 심각한 질병 또는 쇠약으로 병원, 거주지에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쇠약한 자를 간호하는 장소(병원 제외)에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 구금되어 있는 경우 

– 신체장애로 자신의 이름을 서명할 수 없다고 의사가 문서로 증명한 경우

– 선거인명부에 주소 미공개의 요구에 따라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

– 종교상 신념 또는 종교조직의 구성원으로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선거일 투

표시간 동안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2) 신청절차(연방선거법 제184조)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선거위원회에 해야 하며, 선거권자는 우편투표를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명시해야 함.

28) 호주의 경우 사전투표(pre-poll Vote), 우편투표(Postal Vote), 부재자투표(Absent Vote)를 모두 실시하고 있음.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거의 동일하고, 선거 당일 등록된 주(State) 또는 준주(Territory)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우편으로 투표하거나, 사전투표소에 직접 가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음. 반면 선거일에 
자신이 등록한 선거구 내에는 없지만 해당 주나 준주에 있는 경우 다른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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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선거의 ‘선거소집령이 발부된 후’ 또는 ‘선거예정일이 공표된 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부터 할 수 있으며, 선거일 3일 전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선거위원회 위원 또는 부선거관리관

에게 도달해야 함.

 투표용지가 준비되는 대로 선거위원회 위원은 그 선거구에 등록된 우편투표자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송부함(연방선거법 제186조).

3) 투표절차(연방선거법 제194조)

 선거권자는 서명이 되지 않은 우편투표인준서와 기표가 되지 않은 우편투표 용지를 입회인에

게 제시하고, 입회인의 참석 하에 우편투표인준서에 서명해야 함.

 입회인은 서명일자, 입회인 자격을 표시하고 입회인으로서 인준서에 서명해야 함.

 선거권자는 입회인 참석 하에 기표내용을 볼 수 없게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서 

우편투표인준서가 인쇄된 봉투에 넣은 후 봉투를 봉인하여 선거일 투표 마감 전까지 자신이 

등록된 선거구의 선거구선거관리관(DRO)에게 우송 또는 전달

 선거권자가 글을 읽을 수 없거나 장애가 있어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경우선거권자가 

지정한 사람이 선거권자의 지시에 따라 우편투표인준서 작성, 투표용지 기표, 봉투 송부를 

대신할 수 있음.

다. 특별투표소 투표

1) 병원에서 투표(Hospitals that are polling places)(연방선거법 제224조)

 환자가 병원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병원을 방문해 투표하도록 함.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투표용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물품을 챙겨 선거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투표사무원과 참석을 원하는 참관인과 함께 방문

2) 이동투표소(mobile booths)(연방선거법 제227조)

 선거위원회 위원은 이동투표팀(mobile polling teams)을 임명하고, 선거위원회 홈페이지나 

다른 수단을 통해 선거일 12일 전에 방문 장소와 날짜, 시간을 공지함.

– 교도소 방문 시에는 방문할 교도소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교도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교

도소 총감독관과 협의해야 함. 

 선거일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마감하고 나면 이동투표팀장은 투표함을 닫고, 봉함한 다음 마지

막 방문했던 지역의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관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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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 우편투표(군인, 경찰,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
소․구치소, 장애, 원거리 거주자, 격리자)

∙ 선상투표(선원)
∙ 공관투표(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 우편․선상투표: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신고

∙ 재외투표
 - 재외선거인) 선거일 전 60일까지 

신고
 - 국외부재자)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신고 

공직선거법
제38,제158조의

2, 
158조의3,제21

8조의16

영 국
∙ 우편투표
∙ 대리투표(군인, 장애, 업무, 학업, 재외선거인 

선원 등)
선거일 16일 전까지

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3호

미 국
∙ 우편투표(사업, 여행 등 선거구에 부재중인 학

생, 질병, 신체장애 등 주별로 다름)
선거일 전 일정한 기간 이내 
(주별로 다름)

주 선거법

프랑스
∙ 대리투표(장애, 외항선원, 군인, 환자, 학업, 수

감자 등)
– 선거법

제71~78조

독 일

∙ 우편투표(직업, 질병, 고령, 장애 등으로 해당 
선거구에 없는 자, 선원)

∙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양로원, 수용소, 요양원, 
보호소 등)

∙ 우편투표: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
∙ 특별투표소 투표: 선거일 8일 전까

지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8,25,27,28,
61조

일 본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지정시설에서 부재자투표(요양, 장애, 보호시설)
∙ 우편투표(질병, 신체장애 등)
∙ 선상투표(외항선)

∙ 부재자투표소 투표-선거일 전일까
지

∙ 우편투표: 선거일 4일 전까지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50,55,56,58
조,제59조의3,4

스페인 ∙ 우편투표
선거소집일로부터 선거일 10일 
전까지 신청

선거법 
제72,75조

스웨덴
∙ 우편투표(재외선거인, 우체국, 외항선, 양로원, 

형사보호시설)
∙ 방문투표(질병, 장애, 고령)∙ 대리투표

선거일 45일 전까지
선거법

제7절제3a,4,11
~15조

스위스 ∙ 우편투표 주법으로 정함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8조

캐나다
∙ 우편투표(재외선거인, 군인, 수감자 등)
∙ 방문투표

선거일 6일 전 18시까지

선거법 
제183,190,232

243조의1,
245조

호 주

∙ 일반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
∙ 우편투표(업무, 여행, 환자, 재외선거인)
∙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 방문투표(교도소)

선거일 3일 전 18시까지
연방선거법

제184A,184,
224,227조

오스트리아

∙ 우편투표
∙ 특별투표소 투표
∙ 방문투표(투표가 불가능한 병상의 환자, 수감자, 

교통시설의 부재 등으로 투표가 불가능한 자) 

∙ 서면 신청: 선거일 4일 전까지
∙ 구두 신청: 선거일 2일 전까지

의회선거법 
제38,39,60,

72,73조

<표 9-7> OECD국가의 부재자투표 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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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 대리투표(재외선거인, 여행, 공부 등으로 거주지 

떠난 자, 질병 등)
∙ 우편투표(재외선거인)

∙ 대리투표: 선거일 또는 선거일 전일
까지

∙ 우편투표: 선거일 전 24일까지 투
표용지 송부

선거법 
제147조의2

선거법
제180조의2,7

칠 레
∙ 공관투표(재외선거인)
※ 대통령선거, 대통령 예비선거, 국민투표만 실

시
-

헌법 제13조
선거법 제207조

체 코

∙ 방문투표
∙ 일반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
∙ 사전투표 기간 중 Drive-Through 투표, 특별

투표소투표(격리시설)

∙ 방문투표: 개표일 하루 전 20시까
지 전화로 신청

∙ 부재자투표
 – 직접신청: 선거일 2일 전 오후 4시

까지
 – 서면(전자)신청: 선거일 7일전 오

후 4시까지

선거법
제6,6(a),15,

17조, 
제19조제7항

2021 의회선거 
특별법 

제10,14조

덴마크

∙ 부재자투표소 투표
∙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구금시설)
∙ 선상투표(외항선 선원과 승객, 해상플랜트 근로

자)
∙ 방문투표(투표소에 갈 수 없는 자와 간병인)

∙ 부재자투표소 투표: 별도신청 없이 
가능

∙ 재외투표: 선거일 3개월 전부터 시
행 가능

∙ 특별투표소 투표: 선거일 3주 전부
터 시행 가능

∙ 선상투표: 해외선박의 경우 3개월 
전부터 시행 가능. 근해 해상시설 투
표는 3주 전부터 가능

∙ 방문투표: 선거일 12일 전까지

선거법
제54,56,57,58,

59,60조

에스토니아

∙ 부재자투표소 투표
∙ 특별투표소 투표(구금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 방문투표(건강상태, 고령, 교통수단 미비)
∙ 인터넷투표
∙ 우편투표(재외선거인)

∙ 방문투표: 선거일 오후 2시까지
∙ 우편투표: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회선거법 
제38조, 

제40~45조, 
제50조제5항, 

핀란드

∙ 우편투표(재외선거인)
∙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사회복지시설, 구금시설, 

군인)
∙ 방문투표(투표소에 갈 수 없는 자와 간병인)
∙ 선상투표(선원)

∙ 방문투표: 선거일 12일 전까지
∙ 우편투표: 선거일 3개월 전부터 

신청

선거법
제46,48,55,
66a,66c조

그리스
∙ 부재자투표소 투표
※ 40명 이상 신청 시 부재자 전용 투표소 설치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선거운동기간 3일이 지난 신청은 선
거 이후에 반영됨)

의회선거법
제52,95조

헝가리
∙ 방문투표(건강상태, 장애, 구금)
∙ 우편투표(재외선거인)

∙ 방문투표 
 – 우편신청: 선거일 4일 전까지
 – 직접신청: 선거일 2일 전까지 지

역선거위원회에 신청
 – 전자신청과 개표위원회에 신청:선

거일 12시까지 
∙ 우편투표: 선거일 25일 전까지

선거절차법
제103,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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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 부재자투표소 투표
∙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요양기관, 교도소)
∙ 방문투표(질병, 장애, 출산으로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자)
∙ 우편투표

∙ 방문투표: 선거일 10일 전까지
의회선거법 
제75,76조

아일랜드
∙ 우편투표(경찰, 군인, 질병, 장애, 교육, 직장, 구

금 등을 이유로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방문투표(병원, 요양원)

(임기 만료에 따른)의회 해산일로부터 
2일 이후

선거법(1992)
제14,64,79, 

100조

이스라엘

∙ 공관투표(재외선거인)
∙ 특별투표소 투표(군인, 경찰, 수감자, 병원, 요

양원, 코로나격리자전용, 장애인, 피해여성쉼터)
∙ 선상투표(외항선) 

신청 없이 가능

선거법
제68a, 

68b,89,96,97,
99,116b조

이탈리아

∙ 부재자투표소 투표(군인, 외항선 선원, 환자 등)
∙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요양원)
∙ 우편투표(재외선거인)
∙ 방문투표(심각한 질병)

∙ 특별투표소 투표:　선거일 3일 전까
지(병원 및 요양시설 환자)

∙ 우편투표: 선거일 32일 전까지
∙ 방문투표: 선거일 40일 전부터 20

일 전까지

하원선거법
제49~53조

재외국민투표법
제4‒2조

거소투표 등에 
관한 긴급규정

제1조

라트비아

∙ 공관투표(재외선거인)
∙ 우편투표(재외선거인)
∙ 방문투표(건강상의 이유로 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는 자와 간병인)
∙ 선상투표(외항선)
∙ 특별투표소 투표(재소자, 군인)

∙ 우편투표: 선거일 70일 전부터 3주 
전까지

∙ 방문투표: 선거 당일 12시까지 신
청가능(12시 이후에도 20시까지 방
문 가능한 경우라면 접수) 

∙ 특별투표소: 수감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교도소장에게 신청

의회선거법
제43조

제3,4,5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51~3조

리투아니아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우편투표(재외선거인-공관투표가 불가한 경우)
∙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사회복지기관, 요양기관, 

군인, 구금시설)
∙ 선상투표(선원, 승객)
∙ 방문투표(장애인, 장애인 보호자, 질병, 70세 이상)

∙ 방문투표: 선거일 전 목요일까지
선거법 

제67~73조

룩셈부르크 ∙ 우편투표 선거일 12주 전부터 25일 전까지
선거법

제168조
제171조

멕시코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우편투표(재외선거인)

선거 전년도 9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

연방선거법
제253조제5항, 
제329,330,

331조

네덜란드
∙ 일반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
∙ 우편투표(재외선거인)
∙ 대리투표

∙ 부재자투표
 – 서면요청: 선거일 5일 전까지
 – 구두요청: 선거 전날 12시까지
∙ 우편투표: 선거일 28일 전까지
∙ 대리투표: 선거일 5일 전까지

(재외선거인의 귀국투표와 대리투
표 신청은 선거일 6주 전까지)

선거법 
제D2,L7,L9,

K1,K3,K7,M1,
M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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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우편투표
∙ 온라인투표․팩스투표(재외선거인, 섬지역, 선원, 

중요한 자연재해 등)
∙ 방문투표(병원, 요양원, 수감 중인 자)
∙ 전화투표(장애인, 코로나격리자, 선원, 섬지역 

등)

∙ 사전투표: 2011년부터 신청 없이 
가능

∙ 우편투표․ 방문투표: 후보자명부등
록 및 선거인명부 등록 마감 이후부
터

∙ 전화투표: 선거소집령 발령 후부터
(코로나 격리자-선거일 14일 전부
터) 

선거법 제61조 
선거규칙

제16조~제50조

노르웨이
∙ 부재자투표소 투표
∙ 방문투표(병원, 요양기관)
∙ 우편투표(재외선거인)

∙ 부재자투표소 투표: 7월1일~8월9
일 실시

∙ 우편투표: 7월1일~선거일 17시까
지 도달

선거법
제8‒6조

선거규제규정
제24a,26,28조

폴란드

∙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사회복지, 구금시설)
∙ 우편투표(장애인, 60세 이상, 의무격리자)
∙ 공관투표(재외선거인)
∙ 선상투표

∙ 우편투표: 선거일 15일 전까지(의
무격리자의 경우 5일 전까지)

∙ 선상투표: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법 
제12조제4항
제14,15조

제53a,53b조

포르투갈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우편투표(재외선거인)
∙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교도소)

∙ 사전투표: 선거일 14~10일 
전까지

∙ 특별투표소 투표: 선거일 20일 전
까지

선거법 
제79a~79e조, 

제84조

슬로바키아
∙ 우편투표
∙ 일반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
∙ 방문투표(의료기관, 교도소)

∙ 우편투표: 선거일 50일 전까지
∙ 부재자투표: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법
제24,45,46,59,

60조

슬로베니아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우편투표(재외선거인, 요양시설, 병원, 구금시

설, 장애인)
∙ 방문투표(질병)

∙ 우편투표: 선거일 10일 전까지 
∙ 재외선거: 선거일 30일 전까지 
∙ 방문투표: 선거일 3일 전까지 

의회선거법
제69,81,82,

83조

튀르키예 ∙ 공관투표(재외선거인)
신청 없이 가능
선거일 45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실시

선거기본법
제33,94C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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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전투표(Advance voting, Early voting)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일정기간을 정해 미리 실시되는 것이지만 해당 선거구 내 정해진 투표장소에 나와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부재자투표(보통 우편투표)와 구분

아래에서 설명하는 국가 외에 스웨덴,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가이아나, 아일랜드, 이스라엘, 리투아니
아, 말타, 나미비아,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바하마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음.

1 미 국

 미국은 45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사전투표를 시행하고 있음.29)

– 사전투표는 선거일 이전 특정한 사유를 조건으로 하는 부재자투표와 구분됨.

– 사전투표를 시행하지 않는 주에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선거인에게 사전에 투표할 수 있도

록 부재자투표(in-person absentee voting)를 시행하고 있음. 

<표 9-8> 미국 주별 사전투표 실시 현황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주
(45개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

알라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메릴랜드, 미

시간,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

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리건, 펜실베니아, 사우스다코타, 사우스캐

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와이오밍

사전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주(5개주)

앨라배마, 코네티컷, 미시시피, 미주리, 뉴햄프셔  

29) NCSL. ‘Early In-person Voting.’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early-voting-in-state-elections.aspx (검색일 2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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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마다 자율적으로 운용기준을 정해 실시하므로 기간이나 방법에 차이가 있음.

– 사전투표 기간은 3일부터 46일까지 있으며, 평균 23일임.

– 사전투표 시작일은 선거일 55일 전부터 선거일 전 금요일이며, 평균 29일 전임(종료일은 

선거일 며칠 전임). 

 대부분 우편투표로 실시하는 부재자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는 선거인들이 카운티 사무실 또

는 다른 중앙 사전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해야 함. 

–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주에서 선거인은 선거일 전 다양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 플로리다 주의 사전투표(선거법 제101.657조)30)

  · 해당 카운티의 모든 선거인이 동등하게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는 시회관이나 

공공도서관을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전투표장소로 지정

  · 선거기간은 선거일 10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 투표시간은 최소 8시간, 최대 12시간 이내 

  ·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인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30) Online Sunshine. 「The 2021 Florida Statutes」 Title IX. Chpater 101. 101.657 Early voting.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Search_String=&URL=010
0-0199/0101/Sections/0101.657.html (검색일 2022.7.7.) 
FLORIDA DIVISION OF ELECTIONS. ‘Early Voting and Secure Ballot Intake Stations.’
https://dos.myflorida.com/elections/for-voters/voting/early-voting-and-secure-ballot-intake-statio
ns/ (검색일 2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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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3 일리노이 주의 사전투표제도(선거법 IL ST CH 10 §5/19A)31)

∙ 신청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특별사유 필요 없음)

∙ 신청기관: 해당 지역 선거위원회(county board of election)

∙ 신청방법: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전자우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

∙ 사전투표소 설치장소

– 공공기관 사무소(municipal clerk’s office, a township clerk’s office, a road district clerk’s 

office, a county or local public agency office) 

– 식료품점(grocery stores), 쇼핑몰(shopping malls), 학교(schools), 도서관(libraries) 등

∙ 사전투표소 설치단위

– 250,0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country) 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되,

– 해당 지역 안에 가장 큰 3개의 municipalities 중 하나에 설치

– 단 그 municipalities 중 거주인구가, 80,000이 넘을 경우 2개의 투표소를 설치

– 또한 city, village, incorporated town이라도 거주인구가 100,000명을 넘을 경우 최소 2개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

∙ 사전투표소 운영시간

– 선거일 15일 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운영

– 주중 오전 8:30~오후 4:30 또는 오전 9:00~오후 5:00,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 오전 9:00~오후 12:00까지, 일요일은 오전 10:00~오후 4:00까지 운영

※ 일반적으로 선거일 10~14일 전 또는 선거일 전주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사전투표소를 운영

∙ 투표방법(일리노이 주법 19A 25.5)

– (투표기, 자동개표장치, 옵티컬스캔)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각 선거구에서 선택하도록 함.

∙ 투표절차(일리노이 주법 19A 35)

(1) 선거일 23일 이전부터 군서기(county clerk)들이 각 선거구의 사전선거사무원(election officials)과 

함께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충분한 투표용지와 봉투, 그리고 선거관련 안내서를 준비. 선거관리인들이 

수령해 확보한 후, 여분은 사전투표가 끝난 후 반납

(2) 선거사무원들은 등록명부의 서명과 선거권자의 서명을 비교 확인하고, 선거권자의 신분증(일리노이 주 운전

면허증, 주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명서)및 투표등록여부, 거주지 등을 확인한 후 투표할 수 

있도록 함. 

(3) 부재자투표를 신청한 투표인이 사전투표를 하기 원할 경우 부재자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인에게 반납하여 

취소하고, 사전투표를 실시할 수 있음.

※ 그러나 선거당일 사전투표신청자가 투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4) 사전선거 1일 후 투표인의 이름, 주소를 주선거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에 제출하고, 주선거

위원회는 그 정보를 웹사이트에 올려 주 또는 지역 정치위원회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5) 봉인된 사전투표지는 선거당국(election authority)에 의해서 중앙개표소(central ballot counting 

location)로 옮기는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이동 완료되어야 함.

31) FindLaw. 「Illinois Statutes」 Chapter 10. Elections. Act 5. Election Code. Article 19A. Early Voting 
by Personal Appearance.
https://codes.findlaw.com/il/chapter-10-elections/#!tid=NFF954A9BA2D8449DB8BB22624491595B 
(검색일 20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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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본

 선거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기일 전(선거일 

전)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제도(공직선거법 제48조의2).

 기일 전 투표는 일반 부재자투표보다 절차가 간소해 선거사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이 있으

며 전자기록식투표에 의한 투표도 가능

 2003년 12월 1일 공직선거법 제48조의2를 신설해 2004년 참의원 통상선거에서 실시

가. 기일 전 투표(사전투표) 대상자

 직무·업무 또는 총무성령으로 정한 용무가 있는 자(현행 부재자투표 사유와 동일)

 용무 또는 사고로 선거권자가 속한 투표구 밖에 여행·체재중인 자

 질병․부상․임신․노환․장애 등으로 보행이 곤란한 경우, 형사시설․노역장․감치장․소년원․부인보도

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자

 교통편이 불편한 섬 또는 총무성령으로 정한 지역에 거주, 체류하는 자

 선거인이 속한 투표구 밖의 주소에 거주 중인 자

나. 기일 전 투표(사전투표) 절차

 투표는 선거의 공시일 또는 고시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각 시청촌의 구청, 동사무소 등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함.32)

 선거권의 유무는 기일 전 투표를 하는 날에 인정되므로 기일 전 투표 후 다른 시·구·정·촌 

등으로 이전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선거권을 상실하더라도 유효한 투표로 인정됨(공직선거

법시행령 제49조의8). 

3 스웨덴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선거법 제7절 제1조).

 투표기간: 선거일 전 18일 이후부터 선거일까지(선거법 제10절 제2조)

32) 総務省. ‘1.期日前投票制度(기일전투표제도).’
https://www.val.se/servicelankar/other-languages/english-engelska/voting-in-advance.html
http://www.soumu.go.jp/senkyo/senkyo_s/naruhodo/naruhodo05.html (검색일 20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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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33)

–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도서관, 지역 건물 등 장애를 가진 선거인이 접근이 가능한 곳에 사

전투표소를 설치함.

– 선거일에도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에 한 곳을 사전투표소로 운영해야 함.

 투표방법

– 선거권자 또는 대리인은 선거권자의 투표카드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함(선거법 제10절 제

3조).

– 투표사무원이 투표봉투와 대리투표를 위한 겉봉투를 받은 경우 선거권자 또는 대리인 앞

에서 선거인의 투표카드(재외공관의 경우에는 주소카드)와 함께 창봉투에 넣고 봉함(선거법 

제10절 제4조).

– 창봉투를 받은 선거권자의 투표소나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에 투표

했다는 것을 표시하고 투표 봉투와 투표카드를 분리함. 

4 스위스

 선거일 4일 전부터 최소 2일 동안 사전투표를 허용해야 함(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7조).

– 사전투표를 실시하려면 주 법에 사전투표를 위한 모든 또는 특정 투표소가 정해진 시간대

에 개방되고, 선거권자가 투표지를 봉인한 봉투를 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

해야 함.

– 주가 사전투표에 대한 보다 확대된 방식을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은 연방의 국민투표와 

선거에도 적용

– 주는 행사된 모든 투표지를 누락 없이 개표하고, 비 투표의 보장과 투표권 남용의 금지

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함.

5 캐나다

가. 사전투표소 설치(선거법 제168조)

 각 선거관리관은 선거관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선거구 안에 1개 또는 복수의 투표구를 

33) Valmyndigheten. ‘Advance voting.’
https://www.val.se/servicelankar/otherlanguages/englishengelska/voting/advancevoting.4.1dac7822
16e1e29d78918b7.html (검색일 20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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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해 사전투표소를 설치해야 함.

 선거소집령 발령 이후 4일 이내에 신청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관은 선거관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2개의 사전투표소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나.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등록

 사전투표소에서는 수정선거인명부(Revised Lists of Electors)를 사용하며, 이 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신분과 거주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

하면 선거사무원은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록확인서를 작성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함(선거법 제

169조).

 위의 경우 선거인명부는 수정된 것으로 간주함(선거법 제170조).

다. 사전투표 절차

 사전투표는 선거일 10일 전 금요일부터 7일 전 월요일까지(4일간) 실시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임(선거법 제171조).

 각 선거관리관은 선거일 16일 전인 토요일 이전에 사전투표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

문 사본을 각 후보자와 선거관리청장에게 송부해야 함(선거법 제172조).

※ 공고내용

․ 사전투표구를 구성하는 투표구수

․ 각 사전투표소의 위치

․ 사전투표를 집계하는 장소

․ 개표시작 시간(투표소 마감 후 또는 선거관리관의 사전 승인 시 투표소 마감 1시간 전)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자의 명단(record of votes cast)을 작성해야 하며(선거

법 제174조), 사전투표 마감 후 지체 없이 선거관리관에게 사전투표자 명단 원본을 제출해야 

함(선거법 제176조).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참관 하에 투표사무원은 4일간 매일 사전투표 시작 시간인 오전 9시에 

투표함 검사와 투표함 봉인을 실시하고, 모두가 볼 수 있는 테이블 위에 투표함을 비치함(선거

법 제175조제1항).

 매일 사전투표 마감 시각 오후 9시에 투표사무원은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참관하에 선거관리

관의 지시에 따라 투표의 무결성(integrity)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마감해야 

함(선거법 제17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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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투표함이 필요한 경우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 검사와 봉인의 조치를 

취해 투표함을 추가 투입(선거법 제175조제3항)

 후보자 또는 대리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사용된 모든 투표함에 대해 매일 사전투표 마감 시 

일련번호를 표시해 둘 수 있음(선거법 제175조제4항).

 선거사무원은 봉인된 투표함을 선거관리관의 지시 하에 선거일 개표 시까지 보관해야 함

(선거법 제175조제5항). 선거관리관은 투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투표함을 회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선거관리청장에게 통지해야 함(선거법 

제175조제6항).

라. 선거인명부에서 사전투표자 삭제

 선거관리관은 사전투표자 명단을 송부 받은 즉시 공식선거인명부(official list of electors)에

서 삭제해야 하고, 공식선거인명부가 이미 투표소로 배부된 경우 해당 투표소의 투표사무원

에게 지체 없이 사전투표자를 삭제하도록 해야 함(선거법 제176조). 

6 호 주

 사전투표는 사전일반투표와 사전선언투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됨(연방선거법 제200AA조).

– 사전일반투표는 사전선거기간에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투표를 말하며, 사전선언투

표는 사전투표를 신청했으나 사전일반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

전투표를 말함.

가. 사전투표 신청사유(연방선거법 별표 2)

 선거일 투표 시간 동안 선거권자가 등록된 주 또는 준주에 없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선거일 투표 시간 동안 선거권자가 등록된 주 또는 준주 투표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기준으

로 8킬로미터 이내에 있지 않을 경우

 선거일 투표 시간 동안 여행 중이어서 선거권자가 등록된 주 또는 준주의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선거권자가 다음의 사유로 선거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 중대한 질병, 쇠약, 출산 임박(선거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인 선거권자 경우에는 제224조

(병원에서 투표) 및 제227조(이동투표소)의 적용에 관계없이 이 조를 적용)

 선거권자가 선거일에 중대한 질병이 있거나 쇠약한 자 또는 출산을 하려는 자를 간호하기 

위해 병원 이외의 장소에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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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 투표 시간 동안 선거권자가 병원에 환자로 입원해 있고 그 병원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권자의 종교적 신념 또는 종교조직의 구성원으로 투표소에 출석할 수 없거나, 선거일 

투표 시간 동안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선거일 선거권자가 징역형으로 복역 중이거나 구금되어 있는 경우

 선거인명부에 주소 미공개의 요구에 따라 선거권자의 주소가 선거인명부에서 제외된 경우

 선거일 투표 시간 동안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나. 사전투표 신청(연방선거법 제200C,D조)

 사전투표 신청은 선거구 선거관리관, 사전투표공무원, 외국에서는 부선거관리관에게 선거권

자가 직접 신청해야 함.

 후보자 등록이 공표된 날부터 5일째 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음.

다. 사전일반투표(pre-poll ordinary vote)

 해당 지역구 내에 위치한 모든 사전투표소(pre-poll voting office), 또는 선거구 선거관리관 

사무소(office of the DRO for the Division)에서 직접 사전투표 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

200DD조).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선거인명부에 이미 투표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사전

일반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할 수 없는 선거인은 사전선언투표를 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200DG조).

 선거건자는 이름, 주소, 해당 선거에서의 투표 여부에 대한 투표관리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고 신원 확인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연방선거법 제

200DI~DK9조)

 사전투표소는 학교, 교회, 시의회, 공공기관에 설치되며, 투표 기간은 선거일 최대 33일 전부

터 최소 21일 전에 시작되고 구체적인 기간은 주, 지역에 따라 다름.34)

34) AEC. ‘When elections are held.’
https://www.aec.gov.au/learn/election-timetable.htm (검색일 2022.7.8.)
news.com.au. ‘How and where to pre-poll vote, polling booth locations.’
https://www.news.com.au/national/federal-election/federal-election-2022-how-to-prepoll-vote-po
lling-booth-locations/news-story/584a1edd0183ca1c9352f3871c3f7cf0 (검색일 20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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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호주 사전투표 기간

                                                                     (2022.5.21. 연방선거 기준)

라. 사전선언투표(pre-poll declaration vote)

 사전투표 신청을 했으나 사전일반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사전선언투표를 통해 투표를 

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200DS조).

 사전투표 신청을 받은 공무원(issuing officer, 발급공무원)은 선거권자에게 사전투표인준서와 

투표용지를 발급해야 함(연방선거법 제200E조).

– 선거권자는 발급공무원의 참석 하에 사전투표인준서에 서명해야 하며, 발급 공무원은 증

인으로서 사전투표인준서에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함.

– 선거권자는 발급공무원의 참석 하에 기표내용을 볼 수 없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서 

발 공무원에게 제출함.

– 발급공무원은 즉시 사전투표인준서가 들어있는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인하고 투표함에 

보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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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대리투표(Proxy voting)

대리투표는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을 대신하는 다른 선거인에게 투표권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선거일 전에 선거관리공무원 등에게 적절한 대리인을 지정해 신청해야 함.

아래에서 설명하는 국가 외에 벨기에, 네덜란드, 베냉, 벨리즈, 에스토니아, 말리, 태국, 싱가포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 영 국

가. 대리투표를 할 수 있는 자(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3호)

 군복무자(service voter, 배우자 등 포함)로 등록되었거나 등록 예정인 자

 익명선거인(anonymous elector)35)으로 등록된 자

 시각장애 또는 다른 신체장애로 인해 지정된 투표소에 직접 가지 못하거나 남의 도움 없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업, 복무 상 또는 학업으로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경우

 투표소까지 항공이나 해운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경우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나. 대리투표 절차(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3호)36)

 개별선거등록(IER)을 마친 선거권자만 대리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으로 지명된 선거

권자 또한 개별선거등록을 마친 자여야 함.

 대리인은 선거권자 중 1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으로 지명된 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함. 

 대리인은 선거권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아닌 한 2명 이상의 선거권자를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없음.

35) 특정 선거권자의 이름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면 신변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선거등록관의 허가를 
얻어 익명으로 투표할 수 있음(1983년 국민대표법 제9A조). 

36) The Electoral Commission. ‘Apply to Vote by proxy.’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voter/how-cast-your-vote/voting-proxy (검색일 20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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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 6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기존 대리투표 변경 또는 취소를 위해서는 선거일 11일 전까지 

신청).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서명·등록주소, 대리인 이름 및 주소, 대리투표 신청 이유, 대리인

과의 가족관계, 신청일 등을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 

 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해당 선거권자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되고, 대리인으로서의 

우편투표를 할 수 있음(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7호).

다. 대리인의 지정 및 취소(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6호)

 대리인은 선거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거인명부등록관이 발급하는 대리인증서(proxy paper)에 

의해 지정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등록관에게 대리인 지정 취소를 통지하면 취소되며, 또한 선거권자가 

다른 자를 지명하는 대리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취소

2 프랑스

 1975년부터 개인비 투표의 예외규정으로 선거일 등록된 선거구에서 투표를 할 수 없을 경

우 위임을 통한 대리투표를 실시하고 있음. 

가. 대리투표를 할 수 있는 자(선거법 제71조)

 직무상, 신체장애, 건강 또는 환자 보호와 치료 등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선거권자로 선거일

에 등록된 코뮌에 있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등록된 코뮌에 있더라도 투표에 참가할 수 없는 자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코뮌과 다른 코뮌에 거주하거나 휴가를 떠난 경우,  수업 의무 

등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선거권자로 선거일에 해당 코뮌에 없는 자

 투표 불가능 상태에 있지 않은 잠정적인 구금자와 감옥의 수감자

나. 대리투표 절차(선거법 제73~78조)

 선거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자와 동일한 코뮌에 등록된 자)이 투표소에서 위임장을 제시

하고 위임장에 의한 투표(vote par procuration)를 할 수 있음.

※ 다만, 선거권자와 대리인이 동일한 투표소의 선거권자일 필요는 없음.

※ 모든 선거(대통령선거, 의회의원선거, 유럽의회선거, 지방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가능

※ 대리인은 2개 이상의 위임장을 처리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위임장이 동일한 대리인의 이름으로 작성

된 경우는 최초에 작성된 것만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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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은 위임장에 의해 투표대리 행위를 확인받은 후에 봉투 1매를 교부 받음.

 대리인의 투표는 위임자의 이름 맞은 편 서명날인명부의 비고란에 서명해 투표했음을 확인

 위임자는 언제든지 대리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새로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수도 

있음.

 위임자는 대리인이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투표소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이 투표할 수 있음. 

위임자가 사망 또는 선거권이 박탈된 경우에 대리권은 당연히 무효가 됨.

※ 대리투표를 위임받은 자가 선거권자가 지명한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한 경우 5년의 징역과 

22,5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95조).

3 스웨덴

가. 대리투표를 할 수 있는 자(선거법 제7절 제4조)

 질병, 장애 또는 고령으로 인해 스스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권자

 우체국의 산간벽지 우편서비스를 받는 선거권자

 구치소에 감금된 선거권자

 교도소에 재소하고 있는 선거권자과 보안의 이유로 교도소의 다른 재소자들과 같은 기관 투표

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권자

나. 대리인(messenger)이 될 수 있는 자(선거법 제7절 제5조)

 선거권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선거권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자녀, 손자녀, 부모 또는 

형제자매

 직업상 선거권자에게 요양을 제공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우체국에 고용된 집배원

 구치소나 교도소의 직원

※ 대리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함.

다. 대리투표 절차

 선거일 투표소 투표나 사전투표를 대리할 수 있음(선거법 제7절 제6조).

 각 선거별로 한 개의 투표지를 투표봉투에 직접 넣고, 대리인과 증인 앞에서 대리투표용 겉봉

투에 투표봉투를 넣고 봉함함(선거법 제7절 제7조).

– 봉투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인 스스로 투표봉투 및 겉봉투를 위 방식에 따라 

했다는 사실, 대리투표를 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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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봉투에는 증인(18세 이상이어야 함)과 대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선거

권자 스스로 투표하고 겉봉투를 봉함한 사실 및 선거권자가 제출한 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재함.

 집배원이 대리인이 될 경우 선거권자가 대리투표를 할 때 참석할 필요가 없음. 이 경우 대리인

은 겉봉투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직원번호를 기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봉투를 선거

권자 본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선거법 제7절 제8조).

 구치소나 교도소 직원이 대리인이 될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직원번호를 기재할 수 

있음(선거법 제7절 제8조).

 선거권자는 본인의 투표카드를 겉봉투와 함께 대리인에게 주어야 하며, 대리인이 투표소에 

제출함(선거법 제7절 제10조).

라. 대리인의 투표봉투 제출

 대리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함(선거법 제8절 제8조).

※ 투표사무원은 대리투표용 겉봉투의 준비 등에 관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거나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대리투표용 겉봉투를 접수 받지 않음(선거법 제8절 제9조). 

 대리투표용 겉봉투 준비방식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투표사무원은 대리인의 신분을 확

인한 후 겉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투표봉투를 확인함(선거법 제9절 제5조).

 위 겉봉투는 투표사무원이 선거위원회에 전달하고 선거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보관함(선거법 

제8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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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보조투표(Assisted voting)

각국은 문맹이나 신체적 장애로 투표를 하기 힘든 선거인들을 위해 보조자에게 투표를 위임할 수 있는 보조투
표를 인정하고 있음.

아래에서 설명한 국가 외에도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보조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 영 국

가. 장애인에 대한 투표지원[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제29호(3A)]

 선거관리관은 시력이 나쁜 선거권자를 위해 투표소 내에 최소한 한 장 이상의 커다란 투표용

지를 게시하고, 맹인이나 시력이 나쁜 선거권자가 투표관리관이나 동행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는 필요한 장치를 투표소에 제공

나. 보조투표(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제38,39호)

 선거권자가 시각장애, 물리적 능력 부족 또는 문맹을 이유로 보조하는 자의 도움을 받아 투표

하는 것을 요구할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투표관리관이 보조자가 작성한 신고서를 받아, 선거권자가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음.

 보조자는 같은 선거의 선거권자로 선거권이 있는 자이거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부모, 형제자매, 남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함.

2 미 국

 도움이 필요한 선거권자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고용주나 그 대리인, 또는 선거권자가 속한 노조 임원이

나 대리인 제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음(투표권법 제2조, 연방법 제52편 제10508조).

– (캘리포니아 주) 도움이 필요한 선거권자는 투표구위원회위원(precinct board member)



576  ∙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의 감독 하에 기표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2명 이상의 보조인을 지정함. 투표관리관은 

도움을 받은 선거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보관함.37)

– (플로리다 주) 도움을 받는 선거권자와 보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선서문에 서명해야 함(투

표사무원이 보조한 경우는 서명 필요 없음).38)

 노인과 장애인도 연방선거를 위한 선거권자 등록사무소 및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적인 투표권을 증진(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투표편의법, 연방선거운동법 제20101조)39)

 각 주는 장애인들이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표소 접근성 및 투표

장비 개선 등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투표지원법 Subtitle A).

 각 투표소에서는 위의 법률에 따라 장애 선거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는 

기표소, 투표소에 대형 활자로 인쇄한 투표 지침서 및 돋보기 비치, 쥐기 쉽도록 볼을 크게 

만든 기표 도구, 청각 장애인을 위한 청각장애인용 전화(TDD) 서비스, 주 법안 및 카운티 

투표 법안이 녹음된 카세트테이프, 부재자 투표·우편 투표 방법, 투표소 요원 보조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 주) 신체장애로 접근이 불가능한 투표소의 경우 장애선거권자는 투표소 밖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구위원회위원이이 선거권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투표지를 투표소로 

가져옴(주 선거법 제14282조제d항).40)

– (오하이오 주) 장애인 접근성 준수 면제를 받은 투표소에서 투표소로 들어올 수 없는 장애

선거권자는 주요 정당 소속 투표사무원 2명의 도움을 받아 투표소 입구 또는 유권자가 

타고 온 차량 안에서 투표할 수 있음(주 선거법 제3501.29조).41)

37)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California Elections Code」 Division 14. Election day 
procedures. Chapter 3. Procedures at polls Article 4. Issuing Ballots and Voting §14283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ELEC&division=14.&title=
&part=&chapter=3.&article=4. (검색일 2022.7.12.)

38) Online Sunshine. 「The 2021 Florida Statutes」 Title IX. Chapter 101. 101.051 Electors seeking 
assistance in casting ballots; oath to be executed; forms to be furnished.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URL=0100-0199/0101/01
01ContentsIndex.html&StatuteYear=2022&Title=-%3E2022-%3EChapter%20101 (검색일 2022.7.8.)

39) U.S. Department of Justice. ‘A Guide to Disability Rights Laws.’ 
https://www.ada.gov/cguide.htm#anchor64292 (검색일 2022.7.8.) 

40)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California Elections Code」 Division 14. Election day 
procedures. Chapter 3. Prcedures at polls Article 4. Issuing Ballots and Voting §14282(d)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ELEC&division=14.&title=
&part=&chapter=3.&article=4. (검색일 2022.7.12.)

41) FINDLAW. 「Ohio Revised Code」 Title XXXV. Elections § 3501.29
https://codes.findlaw.com/oh/title-xxxv-elections/oh-rev-code-sect-3501-29.html (검색일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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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투표보조인 지원(선거법 제64조)

– 신체장애로 투표지를 봉투에 넣거나 그 봉투를 투표함에 넣거나 투표기를 작동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그가 선임한 다른 선거권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음.

– 선거권자가 서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권자가 지정하는 선거권자가 서명날인명부에 

서명하고, 그 서명 아래에 ‘선거권자 자신이 서명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

 장애인에 대한 투표지원(선거법시행령 제56-1,56-2,56-3조)

– 투표소는 장애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해야 함.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투표소에 진입하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함.

– 투표소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기표소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함.

4 독 일

 문맹이거나 신체적 장애로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없거나 이를 투표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거나 투표구선거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선거권자는 투표를 도와줄 사람을 

정하고 투표구 선거위원회에 신고해야 함(연방선거법시행령 제57조).

– 도와주는 것은 선거권자의 의사를 충족시키는데 한정되어야 하고, 보조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음.

– 보조자는 다른 사람의 투표 내용을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 유지 의무가 있음.

– 맹인 또는 시각장애 선거권자는 점자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5 일 본

 심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스스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투표관리자에게 신청해 보조자

를 통해 투표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48조).

– 투표관리자는 보조투표 시 투표입회인의 의견을 들어 해당 선거권자의 투표를 보조할 자 

2명을 그 자의 승낙을 얻어 정하고 그 중 1명에게 해당 선거권자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이나 의원명부 신고정당의 명칭 및 약칭을 기재하게 하고 다른 1명을 여기에 입회시

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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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페인

 문맹자 또는 신체장애로 투표용지를 선택하거나 이를 봉투에 넣고 투표관리관에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선거권자는 본인이 신임하는 자를 동반해 투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선거

법 제87조).

– 정부는 중앙선거위원회의 사전 보고를 참고해 시각장애인이 비  보장의 원칙 아래 선거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 절차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은 최소한 상원 및 

하원의원선거, 유럽의회선거와 국민투표(주민투표)의 경우에 적용됨. 

7 스웨덴

 장애 또는 비슷한 이유로 스스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본인의 요청으로 투표사무원으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본인의 투표를 돕도록 선임할 수도 있음(선거법 

제7절 제3조).

8 스위스

 주의 국민투표와 선거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 법으로 보조투표 허용(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조제6항)

※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기표를 해줄 다른 선거권자를 선택할 수 있음.

 장애나 다른 이유로 인해 투표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주 법으로 보장해야 함(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6조).

– (베른 주) 장애로 인해 스스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정치

적 권리에 관한 베른 주법 제9조).42)

–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투표소의 경우 중증 장애선거권자는 우편투표 규정에 따라 회송

용 봉투 또는 선거증이 포함된 투표지를 공무원에게 전달할 수 있음(정치적 권리에 관한 

베른 주 시행령 제2조)43)

42) Kanton Bern. 「RSB 141.1 - Loi sur les droits politiques(LDP)」
https://www.belex.sites.be.ch/app/fr/texts_of_law/141.1/versions/14 (검색일 2022.7.12.)

43) Kanton Bern. 「BSG 141.112 -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PRV)」
https://www.belex.sites.be.ch/app/de/texts_of_law/141.112/versions/1657 (검색일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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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캐나다

가. 투표사무원의 투표 보조(선거법 제154조)

 선거권자가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이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권자의 요청에 따라 투표소에 배정된 투표사무원은 다른 투표사무원의 입

회하에 해당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함.

 시각장애 선거권자가 요청할 경우 투표사무원은 기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각장애인 투표보

조용구(Template)를 제공해야 함.

나. 친구 등의 투표 보조(선거법 제155조)

 선거권자가 투표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선거권자의 친구, 배우자, 동거인, 친척 또는 배우자

나 동거인의 친척이 선거권자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선거권자의 기표를 보조할 수 있음.

다. 언어통역사 및 수화통역사 등 활용(선거법 제156조)

 투표사무원은 선거권자가 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언어 또는 수어가 가능한 자를 

1명 배치할 수 있음.

라. 특별투표에서 보조

 군병원이나 요양소에서 병상에 있는 선거권자의 투표를 위해 부대 투표사무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병원이나 기관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승인하는 경우 입원실마다 방문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음(선거법 제217조).

 군인 선거권자 중 신체장애로 인해 부대 내 투표소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문맹이나 신체장

애로 수감된 선거권자는 투표사무원이 신고서 작성과 기표를 대신할 수 있음(선거법 제

216,259조).

 문맹 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선거권자가 특별투표를 하기 위해 선거관리관 사무실 투표소를 

방문한 경우 지정된 공무원은 신고서 작성과 투표를 대신 할 수 있음(선거법 제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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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 주

가. 투표소에서 보조(연방선거법 제234조)44)

 선거권자가 시각장애, 신체장애 또는 문맹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투표 할 수 없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해당 선거권자가 지명한 자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하고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선거권자가 투표를 보조하게 할 특정인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투표관리관(presiding officer)

은 출석한 참관인의 입회 하에 해당 선거권자의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이를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해야 함.

– 참관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표사무원(또는 선거권자가 원하는 경우 투표사무원 대

신에 지명한 사람)이 입회 

나. 투표소 밖에서 투표(연방선거법 제234A조)

 신체적 장애나 질병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들어올 수 없는 선거권자를 위해 투표관리관은 

투표소 밖에서 투표할 것을 허락할 수 있음.

– 선거권자는 투표사무원과 정당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접어서 투표사

무원에게 건네주면, 투표사무원은 지체 없이 투표소로 돌아가 투표함에 투입함.

다.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전자보조투표: 전화투표(Telephone voting)

 시각장애 선거권자는 상․하원의회의원선거, 하원 보궐선거에서 전자보조투표장치(electronically 

assisted voting method)를 지원받을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202AB조).

– 전자적 보조투표 장치는 다른 일반 선거권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선거정보를 동일한 순

서로 제공하고 동일한 투표권 행사 수단(voting options)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전자보조투표장치를 사용해 투표한 경우 투표기록을 남겨야 하고 투표기록은 투표용지와 같

이 취급됨. 투표기록에는 투표한 자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연방선거법 

제202AD조, 제202AE조).

 선거위원은 서면으로 전체 또는 하나 이상의 특정 투표소에서 전자보조투표장치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202AF조).

44) AEC. ‘Inform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y or mobility restrictions.’ 
https://www.aec.gov.au/assistance/ (검색일 2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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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선거에서는 전화투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45)

 (2022.5.21. 선거의 경우)

  ․ 1단계: 전화투표 등록은 5.9.월요일부터 5.20. 금요일까지(8:30~17:30) 및 5.21. 토요

일(8:00~12:00)에 등록부에 전화해서 선거인명부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PIN을 

선택하면 e-mail, SMS, 전화로 등록번호를 받음.

  ․ 2단계: 전화투표는 5.9.월요일부터 5.20.금요일까지(8:30~17:30) 및 5.21. 토요일

(8:00~18:00)에 할 수 있고, 등록부에 전화해서 전화투표사무원(AEC voting 

assistant)에게 등록번호와 PIN, 투표선택을 말하면 이를 기록함(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사항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선거권자의 비 을 보호할 수 있음). 두 번째 전화

투표사무원이 투표선택에 대해 말해줌으로써 확인할 수 있고, 이로써 투표는 완

료됐으며, 전화투표사무원이 종이투표용지에 기표해 투표함에 넣음.

45) AEC. ‘Telephone voting for people who are blind or have low vision.’
https://www.aec.gov.au/election/blv.htm (검색일 20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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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구분

우편투표
(Postal 
voting)

사전투표
(Advance 
voting)

대리투표
(Proxy 
voting)

보조투표
(Assisted 
voting)

방문투표
(Mobile 
voting)

근거규정

한 국 ○ ○ × ○ ×
공직선거법

제157조제6항,제1
58,158조의2

영 국 ○ × ○ ○ ×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39호
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3호

미 국 ○ ○ × ○ ×
투표권법 제2조, 

주 선거법

프랑스 × × ○ ○ × 선거법 제64,71조

독 일 ○ × × ○ ×

연방선거법
제8조

연방선거법시행령
제57조

일 본 ○ ○ × ○ ×
공직선거법 

제48조,제48조의2

스페인 ○ × × ○ × 선거법 제87조

스웨덴 ○ ○ ○ ○ ○
선거법 

제7절 제3조
제10절 제2조

스위스 ○ ○ × ○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조제6항,
제7,8조

캐나다 ○ ○ × ○ ○
선거법 

제154,168,232조

호 주 ○ ○ × ○ ○
연방선거법

제184A,200AA,2
34조

오스트리아 ○ ○ × ○ ○
의회선거법 

제38,60,66조

벨기에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선거법 
제143조제3항, 

제147‒2,180‒5,
180‒7조

<표 9-9> OECD국가의 특별투표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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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구분

우편투표
(Postal 
voting)

사전투표
(Advance 
voting)

대리투표
(Proxy 
voting)

보조투표
(Assisted 
voting)

방문투표
(Mobile 
voting)

근거규정

칠 레 × × × ○ ×
선거법
제67조

체 코 × ○ × ○ ○
선거법

제19조제1,6항

덴마크 × ○ × ○ ○
선거법

제49,53,54조

에스토니아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의회선거법 
제38조, 

제39조제7항
제40,52조

핀란드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선거법 

제46,66a,73조

그리스 × × × ○ 의회선거법 제83조

헝가리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선거절차법 

제103,181,266조

아이슬란드 ○ ○ × ○ ○
선거법 

제74,75,76,89조

아일랜드 ○
○

※도서지역만 
실시

× ○ ○
선거법(1992)

제38,64,85,100,
103조

이스라엘 × × × × × –

이탈리아
○

(재외투표에 
한함)

× × ○ ○

하원선거법
제55조

재외국민투표법
제12조제5항

라트비아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선거법

제25,45조

리투아니아 ○ ○
×

○ ○
의회선거법

제66,67,67-1조

룩셈부르크 ○ × × ○ × 선거법 제168조

멕시코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연방선거법

제279,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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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구분

우편투표
(Postal 
voting)

사전투표
(Advance 
voting)

대리투표
(Proxy 
voting)

보조투표
(Assisted 
voting)

방문투표
(Mobile 
voting)

근거규정

네덜란드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선거법 

제M1,L1,J28조

뉴질랜드 ○ ○ × ○ ○

선거법 
제61,170조

선거규칙 
제24,27조

노르웨이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선거법
제8‒1,8‒2,8‒6조,

제9‒5조
선거규제규정

제24a,26,28조

폴란드

○
(장애인, 

60세 이상, 
의무격리자)

×
○

(장애인,
60세 이상)

 ○ ×
선거법 

제53,53a,54조

포르투갈
○

(재외투표에 
한함)

○ × ○ ×
선거법 

제79b,79g,97조

슬로바키아 ○ × × ○ ○
선거법

제24조제1,6,7항
제60조

슬로베니아
○

(재외투표, 
병원․구금시설)

○ × ○ ○
의회선거법 

제9,69,79,81조

튀르키예 × × × ○ × 선거기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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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9-1]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투표대책

1 영 국

 2021.5.6.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지방선거 실시46)

– 「코로나바이러스법(Coronavirus Act, 2020)」 제정으로 2020.5.7. 예정된 잉글랜드 지

방선거를 연기함(선거 1년 연기로 시의원, 시장, 경찰국장의 임기가 4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다음 선거는 코로나19 이전 예정일에 맞추어 2024년도에 치르기로 함).

– 2021.5.6. 예정되었던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지방선거도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으나 코

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예정대로 치러짐. 

 정부는 2021.2.5. 잉글랜드 지방선거를 대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선거권자의 건강을 보호

하고 투표를 촉진하기 위한 ‘2021년 5월 투표계획(May 2021 Polls Delivery Plan)’을 발

표47)

– 우편투표와 대리투표 대상 확대(신청 사유와 상관없이 우편투표와 대리투표를 선택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선거일 오후 5시까지 대리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는 투표소 투표를 할 수 없음.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투표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투표소 체류 인원 제한, 투표사

무원 및 선거권자의 마스크 착용, 기표를 위한 펜이나 연필 직접 준비, 플라스틱 보호막, 

주기적 청소와 환기, 손세정제 비치 등을 권고

 스코틀랜드의회와 웨일스의회도 선거권자가 신청 사유와 상관없이 우편투표 또는 대리투표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스코틀랜드 선거(코로나바이러스)법」, 「웨일스선거(코로나바이러스)법」 

개정).48) 

46) UK Parliament. 2021.4.14. ‘Coronavirus: Elections.’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8856/ (검색일 2022.7.13.)

47) Gov.UK. ‘May 2021 Polls Delivery Pla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ay-2021-polls-delivery-plan (검색일 2022.7.13.)

48) The Scottish Parliament. 「Scottish General Election(Coronavirus) Act」
https://www.parliament.scot/bills-and-laws/bills/scottish-general-election-coronavirus-bill (검색일 
2022.7.13.)
Lywodraeth Cymru. ‘Local government elections 2022: guidance for Welsh Government staff.’
https://gov.wales/local-government-elections-2022-guidance-for-welsh-government-staff-html (검
색일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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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국

 2020.11.3. 대통령선거와 상․하원의원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졌지만 그 이전 각주에서 진행되

는 예비선거는 연기되거나 투표소 투표가 취소됨.49)

– 루이지애나, 조지아, 콜로라도, 켄터키 등 9개 주가 예비선거를 연기

– 하와이 캔자스, 와이오밍 주는 투표소 투표를 취소하고 우편투표만 허용함.

 우편투표 요청 수가 2016년 대통령선거에 베해 2020년 크게 증가함(펜실베니아 주의 경우 

17배).50)

– 코네티컷, 미시시피, 미주리 주 등에서 코로나19 확진 등의 사유로 우편투표를 요청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했으며, 신청도 우편으로 가능하도록 함. 

–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확진자도 투표소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고 6피트 이상의 거리두기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면 코로나19 확산의 

가능성은 낮다고 함.51)

3 프랑스

 2020.3.15. 프랑스 시의원선거(municipal councilors) 1차투표, 3.22. 2차투표가 예정되

어 있었는데, 1차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법」52)을 제

정해 2차투표를 6월로 연기(비상법 제19조), 6.28. 2차투표 진행53)

49) NCSL. ‘COVID-19 and 2020 Primary Elections.’
https://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state-action-on-covid-19-and-elections.as
px (검색일 2022.7.13.)

5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5.15. ‘Election 2020 and the COVID-19 Pandemic: Legal Issues 
in Absentee and All-Mail Voting.’ p.3.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LSB/LSB10470 (검색일 2022.7.1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7.16. ‘COVID-19 and Other Election Emergencies: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Recent Policy Developments.’ p.15.
https://sgp.fas.org/crs/misc/R46455.pdf (검색일 2022.7.13.)

51) DetroitRegionalChamber. ‘CDC Offers Guidance For Voting Safely.’
https://www.detroitchamber.com/covid19/cdc-offers-guidance-for-voting-safely/ (검색일 2022.7.13.)

52) Légifrance. 「LOI n° 2020-290 du 23 mars 2020 d'urgence pour faire face à l'épidémie de covid-19 (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1746313/ (검색일 2022.7.13.)

53) Noury Abdul, Francois Abel, Geraud Olivier, Garel Alexandre. 2021. ‘How does COVID-19 affect 
electoral participation? evidence from the French municipal elections.’ PLOS ONE. 16(2). p.1~14.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247026 (검색일 2022.7.13.)
IDEA. 2020. ‘Holding or Postponing Elections During a COVID-19 Outbreak: Constitutional, Legal 
and Political Challenges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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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을 위한 방역조치 시행54)

– 투표소에서 최소 1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손소독제로 소독하도록 함(하지만 투표사무원 

외에 선거권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발열체크도 하지 않음).

– 코로나 등으로 유선으로 대리투표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대리투

표를 접수하도록 했으며 1명의 선거권자가 2명의 선거권자의 대리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내무부는 선거권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었다면 아프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해

서는 안 된다고 밝힘.

4 독 일

 2020.9. 예정이던 지방선거는 2021.3.14.로 연기했지만 2021.9.26. 연방하원의원선거는 

예정대로 치름.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투표소 투표를 할 수 없고 우편투표만 할 수 있음.

– 진단서나 격리명령서 등으로 확진 또는 격리가 증명된 경우 선거일 오후 3시까지 우편투

표를 신청할 수 있음.55)

https://www.idea.int/sites/default/files/publications/holding-or-postponing-elections-during-a-cov
id-19-outbreak.pdf (검색일 2022.7.13.)

54) MiNISTÈRE DE L;INTÉRIEUR. 2020.3.11. ‘Organisation des élections municipales des 15 et 22 mars 
2020 en situation d'épidémie de coronavirus COVID-19(Organization of the municipal elections of 
March 15 and 22, 2020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coronavirus epidemic).’
- Circulaire du ministre de l'Intérieur - Instruction relative aux modalités d'exercice du droit de vote 
par procuration(Circular from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 Instruction relating to the procedures 
for exercising the right to vote by proxy)
- Circulaire du ministre de l'Intérieur - protection sanitaire des opérations électorales dans le 
contexte du Covid19(Circular from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 health protection of electoral 
operations in the context of Covid19)
https://www.interieur.gouv.fr/Archives/Archives-elections/Elections-municipales-2020/Organisatio
n-des-elections-municipales-des-15-et-22-mars-2020-en-situation-d-epidemie-de-coronavirus-CO
VID-19 (검색일 2022.7.13.)

55) Der Bundeswahleiter. ‘Bundestagswahl 2021(election in 2021).’
https://www.bundeswahlleiter.de/bundestagswahlen/2021/informationen-waehler/wahlsonntag.htm
l#ae64b11b-9830-4d90-984a-bb13018dee95 (검색일 20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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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본

 2021.10.31. 중의원 총선거가 치러짐. 

 2021년 코로나19대응을 위힌 임시특별법인 「특정환자 등의 우편을 이용한 투표 방법에 관

한 특례」를 제정해 「감영증의 예방 및 감영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및 검역법상 

외출자숙이나 격리대상자의 격리기간이 선거일을 포함하는 경우 우편투표를 허용함.56)

– 선거권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선거인명부 등록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외출자숙 또는 격리

와 관련된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해 신청하면 됨.

–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59조의5에 따라 우편에 의한 부재자투표방법을 준용해 선거권자

에게 투표용지 및 투표 봉투를 송부함.

6 스페인

 스페인의 경우 2023.12. 총선 예정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책 등은 아직 공지되어 있지 

않음.

7 스웨덴

 2022.9.11. 총선이 실시되었으나 코로나19에 관한 특별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음.57)

8 스위스

 스위스는 2021년에 4번(3.7, 6.13, 9.26, 11.28)의 국민투표를 치르는 등 투표일 연기 등에 

관한 논란은 없었으며, 투표소에서의 코로나19와 관련한 별도 대책 등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58)

56) 總務省. 「特例郵便等投票ができます」
https://www.soumu.go.jp/senkyo/senkyo_s/news/tokurei_yuubin.html (검색일 2022.7.13.)

57) Valmyndigheten. ‘Rösta på valdagen(Vote on election day).’
https://www.val.se/att-rosta/var-rostar-jag/rosta-pa-valdagen.html (검색일 2022.11.14.)

58) Wikipedia. ‘2021 Swiss referendums.’
https://en.wikipedia.org/wiki/2021_Swiss_referendums (검색일 202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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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캐나다

 2021.9.20. 하원의원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짐.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자 분산을 위한 선거일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이 추진되

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는 우편투표를 하도록 함.59)

– 우편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6일 전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제출(다만, 

마감시간 이후 확진 등의 통보를 받은 자는 사전에 우편투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했음)

10 호 주

 2022.5.21. 연방의원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게 우편투표 권고60)

– 우편투표 신청서를 5.18. 오후 6시까지 보내야 함. 

– 마감기간 까지 우편투표를 신청하지 못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전화투표

(Telephone voting)을 하도록 함.61)

∙ 선거일 전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및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코로

나와 관련해 우편투표나 선거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권자(coronavirus affected 

individual)를 의미함.

∙ 「연방선거법」 제202AFA조를 신설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전화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다만, 이 규정은 2022.12.31.까지 유효).

59) PARLIAMENT OF CANADA. ‘BILL C-19 An Act to amend the Canada Elections Act (COVID-19 
response).’ 
https://parl.ca/DocumentViewer/en/43-2/bill/C-19/first-reading (2022.7.13.)
Elections Canada. 2021.1.27. ‘Report on the 44th General Election of September 20, 2021.’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res&dir=rep/off/sta_ge44&document=index&lang=e 
(검색일 2022.7.13.)
Elections Canada. 2021.8.17. ‘There Are Several Ways To Vote in the Federal General Election.’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med&dir=pre&document=aug1721&lang=e (검색일 
2022.7.13.)

60) AEC. 2022.5.15. ‘COVID positive? Apply for a postal vote.’
https://www.aec.gov.au/media/2022/05-15.htm (검색일 2022.7.13.)

61) The Guardian. ‘Telephone voting rules changed to allow Australians with Covid to vote in federal 
election.’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2/may/20/telephone-voting-rules-changed-to-all
ow-australians-with-covid-to-vote-in-federal-election (검색일 20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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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9-2] 주요 국가의 투․개표사무원 확보현황

1 영 국62)

62) The Electoral Commission. ‘What we do in elections.’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who-we-are-and-what-we-do/elections-and-referendums
/what-we-do-elections (검색일 2022.7.14.)
Angus Council. ‘Returning Officer and Election Team Privacy Statement.’
https://www.angus.gov.uk/council_and_democracy/data_and_privacy/services_privacy_statements/r
eturning_officer_and_election_team_privacy_statement (검색일 2022.7.14.)  
The British Academy. 2020. ‘How to hold elections safely and democraticall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11.
https://www.thebritishacademy.ac.uk/publications/covid-19-how-to-hold-elections-safely-democr
atically-during-pandemic/ (검색일 2022.7.14.)
Public Administration and Constitutional Affairs Committee The Work of the Electoral Commission. 
‘Written evidence from Dr Alistair Clark and Professor Toby S. James1(TEC 13).’
https://committees.parliament.uk/writtenevidence/15072/pdf (검색일 2022.7.14.)  
Newham London. ‘Apply to work at Elections.’
https://www.newham.gov.uk/council/apply-work-elections (검색일 2022.7.14.)
ELECTORAL OFFICE FOR NORTHERN IRELAND. ‘APPLICANT INFORMATION Casual Staff.’
https://www.eoni.org.uk/getmedia/9d02c3c0-5034-4a13-b867-e28298e0040f/Applicant-Informatio
n-Casual-Staff-website-CURRENT_4 (검색일 2022.7.14.)

항목 내용 비고

선거사무 
관리기관

각 카운티(county) 선거관리관(Returning Officer)
※ 해당 지역의 시장 또는 의장이 의례적으로 선거관리관의 역할을 맡는데, 실질적인 

임무는 직무대행선거관리관이 수행

근거법령 1983년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제23~30조, 제35~45조

모집기관 
및 부서

그레이트브리튼 각 기초자치단체 의회(council)
북아일랜드 선거사무국(Electoral Office)

모집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모집시기 상시

자
격
요
건

연령 
18세 이상인 자 런던 뉴엄 구

16세 이상인 자 북아일랜드

정치적 
중립성

특정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이 없는 자 런던 뉴엄 구

특정 정당과 관련이 없는 자
북아일랜드

기타
선거법 위반 관련 범죄이력이 없는 자

영국에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전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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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수당

∙ 런던 뉴엄 구

명칭 업무 수당 시간

투표관리관
(presiding officer)

투표사무원 관리·감독, 
우편투표지 수령, 

출입자 관리, 투표함 
이송 등

£175 ~ 
£215

(2019 기준)

투표사무원
(poll clerk)

투표소 설치 및 정리, 
선거인 확인, 투표용지 

발급 등

6:15~(약 22:30)
투표 종료

6:15~(약 24:00)
개표소에 투표함 전달

개표관리관
(count supervisor)

개표사무원 관리·감독, 
개표, 참관인 안내 등

개표사무원
(count assistant)

개표 등
21:00/9:00~

개표 종료

∙ 북아일랜드

명칭 업무
수당

(+기타 수당)
시간

투표사무원
(poll clerk)

투표소 설치 및 정리, 
선거인 확인, 투표용지 

발급 등
£205(일당)

약 16시간
개표사무원

(count 
assistant)

개표 등 £15(시급)

배치

투·개표사무원 수 투표소  수
북아일랜드

약 4,500명 약 1,300개

60세 이상 39.3%

2018·2019년 
지방선거 통계

남성 여성

약 1/3 약 2/3

※ 투표소 별로 한 명의 투표관리관(presiding officer)과 필요한 수의 투표사무원(poll cl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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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국63)

63) U.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2021. ‘Election Administration and Voting Survey 2020 Compre
hensive Report.’ p.19. 
https://www.eac.gov/sites/default/files/document_library/files/2020_EAVS_Report_Final_508c.pdf 
(검색일 2022.7.14.)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ELECTIONS CODE」 DIVISION 12. PREELECTION PROCEDU
RESARTICLE 4. Precinct Boundary Change. §12286,12302,12304,12321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ELEC&division=12.&title=
&part=&chapter=3.&article=4. (검색일 2022.7.14.)
Los Angeles County. ‘Community Election Workers.’
https://www.lavote.gov/home/voting-elections/pollworker-information/become-an-election-worke
r/community-election-workers (검색일 2022.7.14.)
SD County. ‘POLL WORKER FAQs.’
https://www.sdvote.com/content/dam/rov/en/election/StatePWfaq.pdf (검색일 2022.7.14.)
NCSL. ‘Election Poll Workers.’
https://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election-poll-workers637018267.aspx (검색
일 2022.7.14.)
U.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2020.8. ‘STATE-BY-STATE COMPENDIM Election Worker Laws 
& Statutes.’
https://www.eac.gov/sites/default/files/electionofficials/pollworkers/Compendium_2020.pdf (검색일 
2022.7.14.)

항목 내용 비고

선거사무 
관리기관

주(state) 정부

근거법령 주(state) 선거법

모집기관 및 
부서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 또는 
카운티 등록국(County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

캘리포니아 주

모집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팩스 및 서면

모집시기 선거일전 29일까지

자
격
요
건

선거권 
및 연령 

선거권이 있는 자 또는 별도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16세 이상 고등학생에 해당하
는 자 등

거주지 해당 투표구 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

기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자

업무 및 수당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캘리포니아 주)

 

명칭 수당 시간

투표사무원
(election volunteer)

$100(일당) + $80(교육수당)
6:0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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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디에이고 카운티(캘리포니아 주)

명칭 업무 수당 시간

투표관리관
(precinct inspector)

투·개표 총괄
업무에 따라 
시급 약 $15

(관리관의 경우 
$17.61 / 

기술관리관의 
경우에는 
$14.25)

5:30~ 
22:00

투표사무원
(clerk)

투·개표 업무 

장비담당사무원
(technical inspector)

투표장치 설치 

보조관리관
(assistant inspector)

관리관 직무대행

• 산타크루즈카운티(애리조나 주)

명칭 수당 시간

투표사무원
(poll worker)

$150(일당) + 
$50(교육수당)

5:30~20:00

• 브로워드(플로리다 주)

명칭 업무 수당 시간

투표관리관
(clerk)

투표소 업무 총괄 $300

교육 4시간
+

5:30~
20:00 이후

보조관리관
(assistant clerk)

관리관 지원 및 
직무대행

$220

장비담당사무원
(EViD operator)

유권자 자격 확인 
투표권 카드 발급

$200

투표사무원
(ballot inspector)

투표권 카드 수거 
투표용지 발급

$190

기술담당사무원
(VST)

기술 지원 $250~$325

현장 기술담당 
사무원(FVST)

장비 수거 및 
기술담당 투표 

사무원 업무 지원
$300

사전투표사무원
(early voting poll 

worker)
사전투표 사무

시간당 
$12~$18

투표안내사무원
(poll deputy)

투표소 밖 질서유지 
등

$180

배치

투표사무원 수 투표소 수 2020년 대선
(연방 통계)775,101명 132,556개

18세이하 18~25세 26~40세 41~60세 61~70세 71세이상 2020년 대선
(연방 통계)3% 6.2% 15% 28.4% 27.3% 20.1%

※선거구 크기에 비례하여 최소 1명 이상의 inspector와 2명 이상의 clerk 캘리포니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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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비고

선거사무
관리기관

투표감독위원회(Commissions de contrôle des opérations de vote)

근거법령
선거법 제85-1조
선거법 시행규칙 제42~44조, 제61,64~67조

모집기관 및 부서
지방자치단체64)

※ 홈페이지에 투표사무원 모집 공고 게재

모집방법

‧ 투표관리관: 지방자치단체장, 부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순으로 임명(선출직만
으로 충원이 불가능한 경우 선거권자 중 1명 지명)

‧ 투표소 서기: 선거권자 중 1명
‧ 투표사무원: 투표소 당 2명 이상 
 ‑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후보자가 임명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원이나 선거권자 중에서 임명 
 ‑ 위의 충원 후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방공무원 중에서 충원65)

 ※ 선거 당일에도 부족한 경우 참석한 선거권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음. 정당
한 사유 없이 투표사무원 임명을 거부하는 지방의회의원은 의회 권한이 
상실될 수 있음.66)

‧ 개표사무원: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권자 중 읽고 쓸 수 있는 자를 지명 또는 정당‧
후보자가 지명한 자(개표사무원이 부족한 경우 투표사무원이 개표 업무 수행)

 ※ 선출직 단체장 및 의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원봉사 
공공 플랫폼[réserve civique(civic reserve)]을 주로 이용함.67)

    「평등과 시민성법」68)에 근거해 설립된 플랫폼으로 자원봉사를 원하는 16
세 이상 프랑스 거주 시민(국적 관계없음)들은 플랫폼에 등록하고, 자원봉사
자가 필요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을 게시해서 
서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64) RÉPUBLIQUE FRANÇAOSE. 2022.5.2. ‘Tout savoir sur le fonctionnement du bureau de vote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how the polling station works).’
https://www.vie-publique.fr/questions-reponses/269425-le-fonctionnement-du-bureau-de-vote-foi
re-aux-questions-faq (검색일 2022.10.24.)

65) CONSEIL CONSTITUTIONNEL. ‘Conséquences de la composition incomplète du bureau de vote 
(Consequences of incomplete composition of the polling station).’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referendum-traite-constitution-pour-l-europe/consequence
s-de-la-composition-incomplete-du-bureau-de-vote (검색일 2022.10.24.)

66) Sénat. ‘Refus d'un conseiller municipal d'être assesseur d'un bureau de vote(Refusal of a municipal 
councilor to be an assessor of a polling station).’
https://www.senat.fr/questions/base/2013/qSEQ130305205.html (검색일 2022.10.24.)

67) Maire info. 2022.5.16. ‘Élections législatives : trouver ses assesseurs grâce à la Réserve civique 
(Legislative elections: find your assessors thanks to the Civic Reserve).’
https://www.maire-info.com/%C3%89lections-legislatives-trouver-ses-assesseurs-gr%C3%A2ce-%C3
%A0-la-reserve-civique-article2-26432(검색일 2022.10.24.)
GOUVERNEMENT. ‘JEVEUXAIDER.GOUV.FR PAR LA RÉSERVE CIVIQUE.’
https://www.gouvernement.fr/risques/jeveuxaidergouvfr-par-la-reserve-civique (검색일 2022.10.28.)  

68) 「loi n°2017-86 du 27 janvier 2017 relative à l’égalité et la citoyenneté(law n°2017-86 of January 27, 
2017 on equality and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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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33934948/ (검색일 2022.10.24.)

69) la Gazette. 2022.7.18. ‘La rémunération des agents tenant des bureaux de vote pourrait-elle être non 
imposable(Could the remuneration of agents holding polling stations be tax-free)?’
www.lagazettedescommunes.com/816197/la-remuneration-des-agents-tenant-des-bureaux-de-vote
-pourrait-elle-etre-non-imposable/ (검색일 2022.10.24.)

70) L'Est Républicain. 2022.4.10. ‘Présidentielle 2022 : fin du dépouillement et soirée électorale dans 
les bureaux de vote du Doubs(Presidential 2022: end of counting and election night in the polling 
stations of Doubs).’ 
https://www.estrepublicain.fr/elections/2022/04/10/presidentielle-2022-le-depouillement-debute-d
ans-les-bureaux-de-vote-du-doubs (검색일 2022.10.24.)

71) franceinfo. 2021.6.9. ‘Elections : contraire au code électoral, la rémunération des assesseurs est une 
pratique courante, à Rennes notamment(Elections: contrary to the electoral code, the remuneration 
of assessors is a common practice, in Rennes in particular).’
https://france3-regions.francetvinfo.fr/bretagne/ille-et-vilaine/elections-contraire-au-code-elector
al-la-remuneration-des-assesseurs-est-une-pratique-courante-a-rennes-notamment-2127361.html 
(검색일 2022.10.24.)

72) France Live. 2022.4.9. ‘Présidentielle. Nombre de bureaux de vote, rémunération des "encadrants"... 
L'élection en chiffres(Presidential. Number of polling stations, remuneration of "supervisors"... The 
election in figures).’
https://www.francelive.fr/article/france-live/presidentielle-nombre-de-bureaux-de-vote-remunerat
ion-des-encadrants-l-election-en-chiffres-7360930/ (검색일 2022.10.24.)

모집시기
상시
정당‧후보자의 지명은 선거일 3일 전까지 

자격요건 ‧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업무 및 수당

명칭 업무 수당* 시간

투표관리관
(président)

투표 진행 관리 
투표소 질서 유지 
개표 관리 없음. 

※ 지 방 공 무 원 이 
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초과근무 발생 
시 수당 지급
(소득세 면제 및 
연금기여금 감
액)69) 

‧ 투표시간
(오전8시
~오후 7시)
+준비시간, 
개표시간 

※ 2022년  
대통령선거  
결과발표
10:4570)

투표소 서기
(secrétaire)

투표소 심의 자문 
기록작성 

투표사무원
(assesseurs)

선거운영관리,
선거권자 서명 확인
선거권카드 날인

개표사무원
(scrutateurs)

개표

*선거법 시행규칙(§44③)에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사무원 모집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당을 자체 지급함.71)

‑ 투표관리관: 하루 €306, 반일 €169
‑ 서기: 하루 €270, 반일 €156
‑ 투표사무원: 하루 €170.5, 반일 €115.5 

배치

투·개표사무원 수 투표소(polling station) 수 2022년 
대통령선거 
1차 투표72)280,000명 이상 약 70,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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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Der Bundeswahlleiter ‘Informationen für Wahlhelfende(Information for poll workers).’
https://www.bundeswahlleiter.de/en/bundestagswahlen/2021/informationen-wahlhelfer.html#e2818
e35-dae3-4bfd-b4c4-3b60f8194284 (검색일 2022.11.2.)
Bundesstadt Bonn. ‘Wahlhelfende(election workers).’
https://www.bonn.de/service-bieten/wahlen/wahlhelfende.php

74)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Heimat. ‘Häufig gestellte Fragen zum Thema: Wahlhelfer-
tätigkeit(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topic: election work).’ 
https://www.bmi.bund.de/SharedDocs/faqs/DE/themen/verfassung/wahlhelfer/wahlhelfer-liste.html
;jsessionid=829A12DE84AF4F8846CEE3D464BA0B51.1_cid332 (검색일 2022.10.25.)

항목 내용 비고

선거사무 
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한 투표구선거위원회(Wahlvorstand)

근거법령
연방선거법 제8~11,37,40,49a조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6,9,10조, 제49~60조, 제67~73조

모집기관 및 
부서

지방자치단체[게마인데 행정청(Gemeindebehörde)]

모집방법

‧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선거관리관을 의장으로 하고, 그 직무대리인, 선거권자 중 선거
관리관이 위촉한 3명~7명의 선거사무원으로 구성됨.

‧ 지방자치단체는 투표구선거위원회 선거관리관과 선거사무원을 위촉하기 위해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할 수 있음.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무원 위촉 횟수와 담당 역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당사자에게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함. 

 - 후보자, 후보자명부 추천자의 대리인 및 부대리인은 사무원이 될 수 없음.
 - 연방기관, 공법상 사단, 영조물과 공법상의 재단, 주, 게마인데와 게마인데연합, 

그 밖에 주의 감독을 받는 공법상의 법인에 속한 기관은 각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위원 위촉을 위해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의 이름, 생년월일, 주
소를 기재해 추천할 의무가 있음.

‧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로 구성해야 하며, 명예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다음의 사유
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음.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공무원, 유럽의회․하원의회 또는 주의회 구성원, 선거일 기준 
65세 이상인 자,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족부양이 곤란한 자, 직업․질병․장애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자

  - 중대한 이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충분한 이유 없이 직무를 회피한 자는 행정
질서벌(€500 이하의 과태료)이 부과됨.

‧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들이 선거사무원 업무를  수행함.
  - 홈페이지 공고73)

  -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업무를 한 적이 있는 시민에게 위촉 편지를 보냄.74)

모집시기 선거일 임박

자격요건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 해당 선거구 외의 선거권자를 위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여비, 일비, 숙박비를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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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Der Bundeswahlleiter. 2016.1.1. ‘Wahlvorsteher und Wahlvorstand(electoral officer and electoral board).’
https://www.bundeswahlleiter.de/en/service/glossar/w/wahlvorsteher-wahlvorstand.html (검색일 2022.10.25.)
Stadtverwaltung Mülheim an der Ruhr Rats- und Rechtsamt. ‘Kurzleitfaden über die wichtigsten Aufga
ben  des Wahlvorstandes zur Bundestagswahl am 26.09.2021(Brief guide to the most important tasks 
of the Electoral Board for the federal election on September 26th, 2021).’
https://wahlhelfer.muelheim-ruhr.de/sites/wahlhelfer.muelheim-ruhr.de/files/files/Neu_Kurzleitfad
en%20BTW%202021%20%C3%BCberarbeitet%20-%20pdf.pdf (검색일 2022.10.26.)

76)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Heimat. ‘Ohne Wahlhelfer keine unabhängigen Wahlen(No 
independent elections without poll workers).’
https://www.bmi.bund.de/SharedDocs/kurzmeldungen/DE/2017/05/wahlhelfer.html (검색일 2022.10.25.)

77) Der Landeswahlleiter für Berlin. ‘Informationen für Wahlhelfende(Information for election workers).’
https://www.berlin.de/wahlen/organisation/wahlhelfende/

78) Stadt Konstanz. ‘Infos für WahlhelferInnen(Information for election workers).’
https://www.konstanz.de/stadt+gestalten/wahlen/wahlhelfer (검색일 2022.10.26.)

79) Der Bundeswahlleiter. 2021.1.21. Wahlhelferinnen und Wahlhelfer(election workers and volunteers).’
https://www.bundeswahlleiter.de/service/glossar/w/wahlhelfer.html (검색일 2022.10.26.)

80) Deutscher Bundestag. ‘Wie man einer von rund 650.000 Wahlhelfern wird(How to become one of 
around 650,000 election workers).’
https://www.bundestag.de/parlament/bundestagswahl/wahlhelfer-213164 (검색일 2022.10.26.)

업무 및 
수당75)

명칭 업무 수당* 시간

2017년 선거에
서 내무부 장관
이 모든 선거사
무원에게 증명
서를  발급하고, 
장기봉사자에
게는 표창을 수
여함.76)

선거관리관
(Wahlvorsteherin)

선거의 개시 및 마감
투표 및 개표 진행
선거결과 공표
선거기록 전송 
선거서류 검토 및 전달 ‑ 관리관 €35   

서기․사무원 €25 
‑ 지역별로 다름. 

‧ 일반적으로 오전 
8시~ 오후 6시  
(지역별로 다름)

‧ 개표는 자정까지 
계속될 수 있음.

서기 
(Schriftführer)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자 수 집계
투표록 작성

선거사무원
(Beisitzerinnen)

투표용지 발급  
투표용지 분류 및 개표

*연방선거법 시행령(§10②)에서 수당(Erfrischungsgeld, refreshment money)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르게 지급함.

 - Berlin: €12.5~€6077) 
 - Konstanz: €60~€10078)

 -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연방공무원은 예외 사유가 없다면 대체휴무 또는 약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음.79)

배치

투·개표사무원 수 투표소(polling station) 수

2021년 
연방선거80)약 650,000명

약 85,000개
(일반 투표소 60,000개 
+ 우편투표소 25,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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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본

항목 내용 비고

선거사무 
관리기관

중앙선거관리회(中央選挙管理会)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都道府県の選挙管理委員会)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市区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

근거법령
공직선거법 제37,61,273조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24,66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규정 제20조81) 

모집기관 및 
부서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
※ 홈페이지에 투표사무원 모집 공고를 게재하기도 함.82)

모집방법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는 데 주로 선거사무 경
험이 많은 지방공공단체 공무원을 투표관리자로 선임함.83) 
※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투표관리자 외 실제 투표사무에 필요한 투표사무종사자를 투표관

리자의 요구로 지방공공단체에서 배치함.84) 
※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정촌 장의 승인을 얻어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직원을 선거에 관한 사무를 위촉한 경우 직원은 충실하게 사무를 집행해야 
하고, 해당 시정촌 지침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 자에게 수당 및 휴무를 제공함.85)

모집시기
투표관리자는 선거일 1개월 전86)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투표관리자에게 선거사무원 명단을 통지해야 
함.

자격요건 18세 이상 국민으로 선거권을 가진 자

81) ｢公職選挙法による選挙事務規程(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규정)」
https://www1.g-reiki.net/tottori/reiki_honbun/k500RG00000019.html#e000000641 (검색일 2022.10.26.)

82) 大阪狭山市. ‘選挙事務にかかるパートタイム会計年度任用職員の登録者の募集(Recruitment of registrants for part-time 
fiscal year appointment staff involved in election affairs).’
http://www.city.osakasayama.osaka.jp/gyosei/saiyoujyouhou/sisyokutakuinarubaitosaiyoujiyouhou/
1621570103139.html (검색일 2022.11.2.)

83) 内閣府. ‘選挙における投票管理者及び投票立会人の選任要件の緩和により、円滑な選挙管理事務の執行に寄与(Contributing to the smooth 
execution of election administration work by relaxing the election requirements for voting 
administrators and voting witnesses).’
https://www.cao.go.jp/bunken-suishin/jirei/2022/kaiketsu09.html (검색일 2022.10.26.)

84) 広島市役所. 2021.2.9. ‘選挙事務の従事者について(About workers engaged in election affairs).’
https://www.city.hiroshima.lg.jp/site/kaitou/8285.html (검색일 2022.10.26.)

85) 東京都例規集データベース. 「職員の勤務時間、休日、休暇等に関する条例(직원의 근무 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reiki.metro.tokyo.lg.jp/reiki/reiki_honbun/g101RG00000355.html (검색일 2022.11.1.)

86) 練馬区. ‘選挙執行時における区職員の選挙事務従事処理要領(Election affairs engagement processing point of the ward 
staff at the time of election execution).’ (검색일 2022.11.2.)
https://www1.g-reiki.net/nerima/reiki_honbun/a100RG00003413.html#e000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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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総務省. ‘選挙管理機関(electoral administration)
https://www.soumu.go.jp/senkyo/senkyo_s/naruhodo/naruhodo06.html#chapter6 (검색일 2022.10.26.)

88) 和歌山県. 「投票管理者、開票管理者、投票立会人及び開票立会人の報酬及び費用弁償の額の基準を定める条例(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투
표입회인 및 개표입회인의 보수 및 비용변상액의 기준을 정하는 조례)」
https://www.pref.wakayama.lg.jp/prefg/010100/reiki/reiki_honbun/k501RG00000058.html (검색일 2022.10.26.)

89) 天草市. 「投票所の投票管理者等の報酬に関する規程(투표소에서의 투표권한 등 보수에 관한 규정)」
https://www2.city.amakusa.kumamoto.jp/reiki/reiki_honbun/r351RG00001500.html#shoshi-inf-span 
(검색일 2022.10.26.)

90) 横浜市. ‘投票管理者・投票立会人 推薦要領(투표관리자·투표입회인 추천요령).’
https://www.city.yokohama.lg.jp/izumi/kurashi/kyodo_manabi/kyodo_shien/jichikai/shoshikidownl
ord.files/R4_sangiin_youryou.pdf (검색일 2022.10.26.)

91) 藤沢市. 「投票管理者等の報酬額の特例に関する規程(투표관리자 등의 보상액의 특례에 관한 규정)」
https://www.city.fujisawa.kanagawa.jp/gyousei/reiki/reiki_honbun/g207RG00000618.html (검색일 2022.10.26.)

92) 大阪市. ‘選挙事務に携わった職員への手当について(Regarding allowances for staff involved in election affairs).’
https://www1.g-reiki.net/nerima/reiki_honbun/a100RG00003413.html#joubun-toc-span (검색일 2022.11.1.)

93) 新周南新聞社. ‘時給2,800円. 賃の3.3倍　3市の選挙事務経費を比較　手厚い手当、民間と大きな差(Hourly wage 2,800 yen. 3.3 
times the minimum wage Comparing election administrative expenses in 3 cities Generous benefits, 
big difference from private sector).’
https://www.shinshunan.co.jp/news/report/other/202111/011458.html (검색일 2022.10.26.)

94) NHK. ‘消えた投票所 自治体の苦悩(missing polling place, distress of the municipality).’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feature/86100.html (검색일 2022.11.1.)

95) 大阪市. ‘投票管理者、投票立会人及び投票所事務従事者数(Number of voting administrators, voting witnesses, and polling 
place clerks).’
https://www.city.osaka.lg.jp/senkyo/page/0000538024.html (검색일 2022.11.3.)

업무 및 수당

명칭 업무87) 수당*88) 시간

투표관리자
(投票管理者)

투표 업무 총괄 관리
(투표용지 교부, 선거인 
확인, 투표함 송치, 투
표소 질서 유지)

1일 ￥12,800
(사전투표소 
￥11,300)

․ 투표시간
오전 7시~오후 8시

. 근무 시작 시간은 지역
별로 규정

․ 개표는 자정까지 진행
되기도 함.

개표관리자 
(開票管理者)

개표 점검, 질서 유지
투표효력 확인
개표결과 보고
개표록 작성

1회 ￥10,800

* 수당은 도도부현별 또는 시별로 조례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해 지급하고 있으며, 금액은 다름.89)

 ‑ 요코하마: 투표관리자 ￥13,00090) 
‑ 후지사와: 투표관리자 ￥17,50091)

 ‑ 오사카: ￥40,000~70,000(2021년 중의원선거)92)

※ 기본수당 이외에 시간 외 추가 및 보상 수당 등을 지급해 실제 금액은 더 많음.
<야마구치현의 시별 선거사무원 수 및 수당>93)

참의원 보궐선거 중의원 선거 시급 수당

주난시
투표사무 476명
개표사무 267명

투표사무 543명
개표사무 384명

22시까지 ￥2,372
22시 이후 ￥2,812

구다마쓰시
투표사무 145명
개표사무  87명

투표사무 167명
개표사무 128명

투표사무 ￥2,400
개표사무 ￥2,800

히카리시
투표사무 163명
개표사무  74명

투표사무 196명
개표사무 119명

22시까지 ￥2,300
22시~24시 ￥2,800
24시~5시 ￥2,600

배치
2022년 참의원선거 투표소 46,017개94)

※ 2018년 참의원선거 오사카시95)

 - 6개 구, 투표관리자 366명, 투표사무원 4,8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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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캐나다96)

항목 내용 비고

선거사무 
관리기관

선거관리청(Elections Canada)

근거법령 선거법 제23,32,33,37조

모집기관 및 
부서

선거관리청

모집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2021년 선거 모
집광고 비용 2019
년 대비 4배 증가

모집시기
상시(선거소집령이 발부된 날부터 8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촉은 최대 필요 인력 50% 이내에만 가능)

자
격
요
건

국적 선거일 기준 캐나다 시민권자

연령 선거일 기준 16세 이상

거주지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신분 
장관, 상·하원의원 및 주(state)의회의원, 파산법원 판사·부판사, 
지난 총선후보자 등이 아닌 자

기타 7년 이내 선거 관련 범죄이력이 없는 자

96) Elections Canada. ‘The Role and Structure of Elections Canada.’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abo&dir=role&document=index&lang=e (검색일 2022.7.14.)
Elections Canada. ‘2. Delivering the General Election–Report on the 44th General Election of Septem
ber 20, 2021.’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res&dir=rep/off/sta_ge44&document=p2&lang=e 
(검색일 2022.7.14.)
Elections Canada. ‘Apply to work as a poll worker.’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emp&dir=pos&document=pollworker&lang=e (검색일 
2022.7.14.)
ORILLAMATTERS. 2021.8.27.‘Elections Canada jobs available ahead of Sept. 20 vote.’
https://www.orilliamatters.com/canadavotes2021/elections-canada-jobs-available-ahead-of-sept-2
0-vote-4256556 (검색일 2022.7.14.)
VANCOUVER SUN.‘COVID-19: Elections Canada falls short in hiring workers for election day.’
https://vancouversun.com/news/covid-19-elections-canada-falls-short-in-hiring-workers-for-electi
on-day (검색일 20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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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수당

명칭 업무 수당 시간

코로나19로 2021년 
선거에서는 기존 시
간보다 1시간 일
찍 출근하도록 조
치함.

투표감독관
(central poll 
supervisor)

투표소 관리, 
투표소 안전보장 
및 접근성 확인, 
투·개표사무원 

결근관리, 
개표감독 등

$23.44
(시급)

+ 
$54.65

(교육수당)
+

(하루 8시간 
초과근무 시 
시급 1.5배)

부투표관리관
(deputy 

returning 
officer)

투표소 운영, 
신분증 확인, 

투표용지 배부, 
질서유지, 

투표함 관리, 
개표 등

$17.72
(시급)

+ 
$54.65

(교육수당)
+

(하루 8시간 
초과근무 시 

시급의 1.5배)

6:00~22:00
(통상적으로 

하루 
12~14시간 

근무)

투표사무원 - 
정보담당

(information 
officer)

투표소 운영 
지원, 

선거권자 안내, 
출입기록 작성, 
개표 지원 등

투표사무원 - 
등록담당

(registration 
officer)

등록절차 안내, 
신원확인, 

선거권자 등록, 
개표 지원 등

배치

투·개표사무원 수

투표소(polling station) 수

2021년 
제44대 총선

사전투표 선거일 당일

약 195,000명 7,300개 60,037개

※ 60세 이상 46%(2019년, 2021년 통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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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호 주97)

항목 내용 비고

선거사무 
관리기관

선거위원회(Australia Electoral Commission), 
각 주(state) 선거위원회(Electoral Commission)

근거법령 1918년 연방선거법 제29~35조

모집기관 및 
부서

호주 선거위원회 또는 각 주(state) 선거위원회

모집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모집방법 상시

자격
요건

국적 선거일 기준 시민권자

연령
각 주(state)에서 정한 취업최저연령 이상인 자
(18세 이하의 경우 임시보조 레벨1에 해당하는 직위만 수행 가능)

기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자(승인된 면제자 포함)

업무 및 수당

명칭 업무 수당(시급) 시간

투표연락관
(polling liaison 

officer)

투표소 관리·감독, 
투표관리관 지원 등

$30.18
+ 식대 등 
기타 수당

7:00~23:00

투표관리관
(polling place 

officer in charge)

투표사무원 감독, 
투표장 운영 관리 등

$29.37 - 
$30.18

+ 식대 등 
기타 수당

부투표관리관
(polling place 

second in charge)

polling place 
officer in charge 

보조

$29.37
+ 식대 등 
기타 수당

선언투표관리관
(declaration vote 
issuing officer)

투표용지 관리, 
유권자 안내 등

$27.22
+ 식대 등 
기타 수당

투표사무원
(polling assistant)

투표용지 발급, 
투표소 정리 지원 등

$25.87
+ 식대 등 
기타 수당

검사사무원
(scrutiny assistant)

개표 및 투표소 정리 
지원 등

$25.53 ~ 
$25.87

+ 식대 등 
기타 수당

17:00~23:00 
이후

※ 평일 초과(8시간 이상)근무는 통상시급의 150%, 주말 및 공휴일 초과근무는 
200%를 지급함

배치 2022년 선거기간 동안 임시로 약 10만 명 채용 

97) AEC. ‘Election positions.’
https://www.aec.gov.au/employment/working-at-elections/positions.htm (검색일 2022.7.14.)
AEC. 2022.3.2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Collective Determination 2022/1.’
https://www.aec.gov.au/employment/working-at-elections/files/collective-determination.pdf (검색
일 2022.7.14.)
AEC. ‘Promotional resources.’ 
https://www.aec.gov.au/employment/working-at-elections/resources.htm (검색일 2022.7.14.)



2022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제10장

재외
선거





제10장 재외선거 ∙   605

제10장

재외선거(Overseas voting)

재외선거제도는 해외에 나가있는 자국의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각국의 사정에 맞게 실시하는 
대상선거도 다르며, 다양한 선거인명부 등재방식과 투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가 공관투표와 우
편투표를 주로 실시함.

이외에도 팩스나 대리투표를 이용하며, 여러 제도를 함께 운영하기도 함.
개표는 공관현지개표나 본국으로 이송해 합산 개표함.

1 영 국

 영국의 경우 하원의원 총선거와 유럽의회선거만 재외선거를 인정하며, 지방의회선거는 적용

되지 않음.1)

가. 재외선거 신청대상자(1985년 국민대표법 제1,2조) 

 등록신청일 현재 영국 내에 거주하지 않으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재외선거인의 

자격이 있음.

– 본인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해당 선거구 의회의원 선거인명부에 속해 있는 경우

– 해당 명부가 작성된 때 동 주소에 거주했거나 명부등록의 목적상 같은 주소에 거주한 자로 

취급되었으며, 그 명부작성일이 등록신청일 직전 15년 안에 들어가고, 해당 명부의 실효 

후 작성된 의회의원 선거인명부에 타 주소의 거주인으로 등록 또는 명부등록의 목적상 타 

주소에 거주하는 자로 취급되지 않은 경우

– 등록신청일 15년 전 영국 내에 거주했으나 연령 때문에 본인의 영국 내 거주했던 기간 

중 의회의원 선거인명부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영국 내 거주기간 마지막 일에 그가 거주

1) UK Parliament. 2022.4.28. ‘Overseas voters.’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SN05923 (검색일 2022.7.14.)
The Electoral Commission. ‘Voter-Overseas.’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voter (검색일 2022.7.14.)
GOV.UK. ‘Voting if you move or live abroad.’
https://www.gov.uk/voting-when-abroad (검색일 20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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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주소지가 해당 선거구 내에 위치했고, 부모 중 1명이나 보호자가 동 주소지의 의회

의원 선거인명부 또는 지방정부 선거인명부에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 재외선거인 자격요건기간(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141조)

1985년 국민대표법에서는 영국을 떠난 지 5년 이내인 해외거주 영국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했고, 

1989년 20년 이내의 자로 그 기간을 연장했으나,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으로 다시 15년

으로 단축함.

나. 재외선거 신청방법(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2)

 개별선거등록제(IER) 시행 이후 인터넷을 통한 재외선거등록 신청이 가능해짐. 재외선거인은 

이름, 생년월일, 출국일자, 가장 최근에 선거인으로 등록한 지역구 내 기존 주소, 연락처 및 

이메일, 여권번호, 해외주소, 국가보험번호(National Insurance Number) 등을 기재한 후 

등록 신청함.

 신청인은 재외선거인 신청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일 이후 3월 이내에 해당 선거

인명부 등록관이 접수하지 아니하면 재외선거인 신청은 효력이 없음.

 재외선거인 신청에 따라 해당 선거구 또는 선거구 일부의 의회의원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경우 

등록신청일 현재 영국 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적으로 간주

 선거인명부 갱신은 매월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작성 

후 3개월이 지난 등록신청서는 받지 않음.

 등록신청은 매년 해야 하며, 선거인명부 등록사무소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2~3개월 전에 

알려줘야 함.

다. 투표방법(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3호)

 재외선거인은 대리투표 또는 우편투표를 할 수 있음(재외선거인등록 시 선택).

 우편투표의 경우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면 거주하고 있는 해외주소로 투표용지가 선거일 2주

일 전에 발송되며,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보내야 함(늦으

면 무효가 됨).

※ 대리투표는 제9장 제4절 대리투표 영국편, p.571 참조 

 재외선거인이 선거일에 영국 국내에 있다면, 해당 선거구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할 수 있음. 

– 단, 대리투표의 경우 지정한 대리인의 대리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만 할 수 있음.

– 우편투표의 경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을 수는 없으며, 투표소에 우편투표지를 직접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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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표방법2)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투표 마감시각까지 도착한 우편투표 봉투를 개표소로 옮겨 다른 투표함

과 함께 개표함.

2 미 국

 1988.1.1. 발효된 ｢군인 및 재외부재자투표법｣을 통해 군인, 상선 선원, 공공보건서비스의

료단, 해양환경관리단과 그 가족, 해외에 거주하는 일반인은 연방정부와 관련한 모든 선거에

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음.3)

 재외선거 실시 대상선거는 주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연방선거 및 주정부 공직선거임.

가. 재외선거 신청대상자(군인 및 재외부재자투표법 제20310조)

 부재중인 군복무 선거인

–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군복무로 거주지에 부재중인 자

–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상선 근무로 거주지에 부재중인 자

–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위에서 규정된 선거권자의 배우자나 동거인으로 거주지에 부재중

인 자

※ 군복무자는 육·해·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국가의료단, 해양환경관리단을 말함.

 상선 근무 선거인

– 미합중국 법률에 규정된 선박이나 미국 소유의 선박 및 미국 임대 하에 있거나 미국이 

관리하는 외국선박에 근무하는 선장이나 선원

– 고용 또는 직업훈련을 위해, 긴급구조 업무를 위해 미국이 관리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원

 재외선거인

– 선거일에 의무 또는 업무로 미국을 떠나 부재중인 군복무 선거인

2) Birminghan City council. ‘How postal voting works.’
https://www.birmingham.gov.uk/info/20097/elections_and_voting/699/voting_by_post/2 (검색일 2022.7.14.)
The Electoral Commission. ‘Counting the votes at a UK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5087 (검색일 2022.7.14.)

3) FVAP.GOV. ‘About the Laws.’
https://www.fvap.gov/info/laws (검색일 20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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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밖에 거주하는 자로서 미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거주지에서 선거권이 있는 자

– 미국 밖에 거주하는 자로서 국내 최종주소지가 없는 경우 떠나기 전 마지막 거주지에 선

거권이 있는 자

나. 재외선거 신청방법4)

 우편이 원칙이나 방문, 이메일, 팩스, 모바일을 병행하는 주도 있음.

 투표를 하려는 재외선거인이 재외공관에 가거나 연방선거지원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연방우

편투표신청서(Federal Post Card Application: FPCA)를 사용해 최종 주소지를 포함한 확

인사항을 기재해 작성한 후 선거가 실시되는 해 매년 1월마다,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청

서를 제출하고, 재외공관은 이를 최종 주소지 선거위원회에 우송(이메일, 팩스는 원본 제출해야 

함)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선거위원회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신고·접수할 수 있음.

 지역 선거위원회는 사실관계 심사 후 투표용지를 우편 또는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송부하며, 

등록신청서는 선거일 30일(6~30일, 주별로 다름)전까지 도착해야 함. 

 정해진 날짜까지 투표용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자서식 부재자투표용지(write-in absent 

ballot)를 사용해 투표 가능함.

다. 투표방법

 원칙적으로는 우편투표이나 팩스, 이메일도 가능

 재외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입해 투표한 후 각 주의 마감일까지 지방선거사무소로 보내

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 인터넷으로 보냄(재외공관 투표소는 없음).

4) FVAP.GOV. ‘The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Overview.’
https://www.fvap.gov/info/laws/uocava (검색일 2022.7.14.)
FVAP.GOV. ‘Register and request your absentee ballot by August 1.’
https://www.fvap.gov/overseas?gclid=EAIaIQobChMInJKF_Nj3-AIVQcIWBR1GBAlwEAAYASAAEgLS3v
D_BwE (검색일 2022.7.14.)



제10장 재외선거 ∙   609

라. 개표방법

 개표방법은 투표소 개표와 개표소 개표가 주별로 다르게 진행되는데, 해당 선거구의 우편투표

를 함께 개표해 합산함.

마. 재외선거 관리

1) 연방의 임무(군인 및 재외부재자투표법 제20301조)

 대통령은 연방차원에서 재외선거인 부재자투표를 관리하는 장관을 임명해야 하며, 장관의 의

무는 아래와 같음.

– 주와 지방의 선거관리관들과 협의해 이 법의 필요사항을 숙지시켜야 함.

– 부재자선거인 등록신청과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을 포함한 공식 우편엽서 서식을 규정하고 

주에서 활용

– 연방선거에서 군인 외 재외선거인들을 위한 자서식 부재자투표용지(Federal write-in 

absent ballot)를 시행함.

– 부재자 우편투표 봉투를 제작함.

– 주 부재자 등록 및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며,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날짜, 관련 사무소 및 투표용지 문안을 포함해 특정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수집하

고 배포함.

5) NCSL. ‘Electronic Transmission of Ballots.’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internet-voting.aspx (검색일 2022.7.14.)

<표 10-1> 미국 재외선거-주별 전자적 투표방식 채택 현황5)

웹페이지 이용(4개) 애리조나, 콜로라도, 미주리, 노스다코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1개)

웨스트버지니아(2018년도 사용)

이메일 또는 팩스
(20개)

델라웨어, 콜롬비아특별구, 하와이,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사스, 메인, 매사추세
츠,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 사우
스캐롤라이나, 유타, 워싱턴

팩스(7개) 알라스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우편투표
(19개)

앨라배마, 아칸소, 코네티컷, 조지아, 일리노이, 켄터키, 메릴랜드, 미시건, 미네소타, 뉴햄스
피어,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버몬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와
이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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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말까지 투표 참여에 관한 통계분석과 주와 연방 간의 협력사항

을 포함해 지원의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함.

2) 주의 임무(군인 및 재외부재자투표법 제20302조)

 각주들은 연방선거, 보궐선거, 예비선거, 결선투표에서 부재중인 군복무선거인과 재외선거인

이 부재자 등록절차를 이용하고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인 등록신청과 부재자투표신청이 선거일 30일 전까지 해당 주의 선거

관리관에게 접수되었다면 그 신청을 유효하게 접수해 처리

 기타

– 주의 모든 선거인을 위해 등록과 부재자투표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하나의 주사무소 

지정

– 발송되고 접수된 부재자투표용지의 수에 관한 보고서를 선거행정위원회에 제출, 일반 공

개

– 등록 통지 및 부재자투표 신청을 거부했을 경우 거부 사유 통지

3) 재외선거인들을 위한 자서식 투표용지(군인 및 재외부재자투표법 제20303,20306조)

 연방장관은 연방선거에서 부재자투표용지를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재외선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서식 부재자투표용지(비 봉투 및 우편투표 봉투를 포함)에 관해 규정해야 함.

 자서식 부재자투표용지는 관련 주에서 부재자투표를 위한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접수·처리되

어야 하며, 다음의 투표지는 개표에 포함되지 않음.

– 재외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표한 투표지를 미국 국내의 지역에서 발송한 경우

– 재외선거인의 부재자투표신청서가 선거일 30일 전후에 해당 주의 선거관리관에게 접수된 

경우

– 주법에 따른 부재자투표용지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주의 선거관리관에게 접수된 경우(마감

일보다 일찍 도착한 것) 

 자서식 투표용지의 경우 재외선거인은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명을 기입함.

 주가 다음과 같이 주의 부재자투표용지를 제공했을 경우 자서식 부재자투표용지는 무효로 

함.

– 주의 요청으로 주의 부재자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연방장관이 승인한 경우

– 주법에 따라 주의 투표용지 접수 마감일 60일 전에 재외선거인들에게 주의 부재자투표용

지가 도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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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1976년에 제정된 ｢재외국민투표와 영사선거인명부에 관한 n.76-97 법｣에 따라 대통령선거

와 영사의원선거(élection des conseillers consulaires), 하원의회의원선거, 유럽의회의원

선거, 국민투표에서 실시됨.

※ 해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프랑스인은 재외선거인명부(Liste electorale consulaire)에 등록해(1976

년 재외국민투표와 영사선거인명부에 관한 n.76-97법),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선거법 제172조).

가. 재외선거 신청대상자

 18세 이상 성년으로 국내 또는 재외공관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프랑스 시민으로 프랑스 영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나 군인은 신청을 통해 재외선거인등록

을 할 수 있음. 해상생활을 하는 선원 및 그 가족도 포함.

※ 2019년 1월 1일부터, 해외에 거주지를 둔 선거인은 재외선거인명부와 구·시·군 선거인명부에 동시에 

등재될 수 없음.6) 

나. 재외선거 신청방법

 선거일 기준 전년도 마지막 날까지 신분증을 소지하고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가서 재외선거

인명부 등록신청을 함.

– 우편 또는 대리인, 인터넷7)을 통해 등록 가능

– 재외선거인명부는 본국에 통보되기 때문에 이중등록 불가

–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된 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직권등록

※ 계속해서 6개월간 해외에 거주한 자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재되며 재외국민등록부는 5년간 유효하므

로 기간 내에 현행화하거나 재등록해야 함.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에게는 재외선거인등록증을 줌.

6) RÉPUBLIQUE FRANÇAISE. ‘Vote d'un Français installé à l'étranger(Vote of a Frenchman living abroad).’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6904 (검색일 2022.7.14.)

7) RÉPUBLIQUE FRANÇAISE: ‘Inscription consulaire au registr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Consular registration in the register of French nationals established outside Franc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3307 (검색일 20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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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표방법(선거법 제330-13조, 선거법 시행규칙 제176-1~176-4)8)

 재외선거인은 공관투표 외에 대리투표, 우편투표, 인터넷투표를 할 수 있음.

 공관투표는 본국과 같은 선거일과 투표시간에 이루어짐.

– 재외선거인등록증을 제시하고, 후보자별로 비치된 투표용지 중에서 선택한 후 봉해 투

표함에 넣음(일반투표와 같음).

 우편투표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투표용지 및 봉투 등을 요청해 투표한 후 영사관 등에 송부

함.9) 

– 우편투표 신청은 1차투표일 10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투표 봉투는 선거일 전 금요일 

18시까지 송부해야 함. 

※ 대리투표는 제9장 제4절 대리투표 프랑스편, p.572 참조

※ 2022년 의회선거에 한해 인터넷투표를 실시함(자세한 내용은 전자투표 제11장 프랑스편, p.650 

참조)

라. 개표방법(선거법 제330-14조, 선거법 시행규칙 제177-4조)

 공관투표 마감 즉시 우편투표 개표와 함께 이루어지고, 개표 결과는 각 국별로 공표된 후 

본국 선거 결과와 합산함. 

4 독 일

 1956년 제정된 「연방선거법」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중 공무원, 군인, 공무에 종사

하는 사무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음.

※ 실제 우편투표는 1957년 연방의회선거부터 실시됨.

 1985년의 「연방선거법」 개정을 통해 일반 재외국민을 포함시키면서 재외국민 선거권이 인정

됨.

 「연방선거법」 제12조제2항과 「유럽의회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독일인

의 경우 연방의회선거와 유럽의회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8) MINISTÈRE DE L’EUROPE ET DE AFFAORES ÉTRANGÈRES. ‘Élections législatives 2022(General 
elections 2022).’
https://www.diplomatie.gouv.fr/fr/services-aux-francais/voter-a-l-etranger/elections-legislatives-20
22/#sommaire_3 (검색일 2022.7.14.)

9) MINISTÈRE DE L’EUROPE ET DE AFFAORES ÉTRANGÈRES. ‘Vote par correspondance(Postal Vote).’
https://www.diplomatie.gouv.fr/fr/services-aux-francais/voter-a-l-etranger/modalites-de-vote/vote-
par-correspondance/ (검색일 20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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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외선거 신청대상자(연방선거법 제12조)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독일인은 선거인명부 등재 신청 가능

 재외선거 실시 공고(연방선거법시행령 제20조제2항)

– 해외거주자의 투표참여를 위해 선거일이 결정된 후 국외주재 독일연방공화국의 외교 및 

영사대표부는 연방하원의원 선거 참여요건 및 선거인명부 등록 신청기한, 장소, 방법에 

대해 공고해야 함.

– 언론기관에 해당 공고(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 및 주간지에 독일어로 된 광고를 게재)하고 있

으며, 해당 방식으로 원활하게 공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외교대표부 건물에 게시하

거나 개개인에게 별도의 통지를 해야 함.

– 또는 대사관 및 영사관은 홈페이지에 별지 제6호 ‘연방하원의원선거에 참여하는 독일인을 

위한 광고’ 서식에 따라 공고할 수 있음.

참조 10-1 독일의 재외국민의 선거권 확대

∙ 2012년 7월 4일 ｢연방선거법 제12조제2항｣에 대한 위헌 결정(연방헌법재판소 결정. 2012.7.4. 사건번호 
2 BvC 1/11, 2 BvC 2/11)10)

∙ 해외에 거주하던 독일 시민이 선거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일에 계속해 3개월 이상 체류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규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

∙ 연방헌법재판소는 해당 조문이 ｢기본법｣ 제38조제1항의 내용인 선거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결
함.
※ (기본법 제38조제1항) 독일 연방하원의원은 보통·직접·자유·평등·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 해당 조항의 위헌 결정 이후 2013년 5월 3일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 범위를 확대함.
∙ 14세 이후 적어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독일 내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었거나, 통상적으로 독일에 체류하였고  

체류 시점 후 25년 이상 지나지 않은 자 또는 독일에서 정치적인 관계와 함께 개인적 그리고 직접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자 및 그와 관계있는 자로 선거권이 확대됨.

나. 재외선거 신청방법(연방선거법시행령 제16~18조)11)

 선거일 21일 전까지 해외로 이주하기 직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선거인명부에 

등재를 신청 

10) Bundesverfassungsgericht. ‘Leitsätze zum Beschluss des Zweiten Senats vom 4. Juli 2012, - 2 BvC 1/11. 
2 BvC 2/11.’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Entscheidungen/DE/2012/07/cs20120704_2b
vc000111.html (검색일 2022.7.14.)

11) The Federal Returning Officer. ‘Bundestag election 2021-Germans abroad.’
https://www.bundeswahlleiter.de/en/bundestagswahlen/2021/informationen-waehler/deutsche-im-
ausland.html#2d54b8a1-627a-47ea-8189-733be1213f12 (검색일 20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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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거주 독일인의 선거인명부 등재는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각각의 연방의회선거와 유럽의회선

거 때마다 별도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편지,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는 ｢연방선거법시행령 부칙 2｣에 서식있음.

 신청서는 또는 외교부 및 영사대표부, 연방선거위원장 및 선거구 선거위원장에게 신청양식 

및 안내서를 받을 수 있음.

※ 연방선거위원회 홈페이지에 재외국민 투표를 위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 선거증 신청서, 외교부 행낭 

이용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투표참여 방식도 설명하고 있음.

– 자신에게 선거권이 있음을 표시해야 하며 다른 행정청에 선거인명부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알려야 함.

– 선거인명부에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연방선거위원장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부해 등록사실

을 통지하고 중복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 독일 국적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별도의 증빙서류는 없음.

– 신청서에 기재된 사람이 독일 국적자인지, 18세를 경과했는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선

거권 박탈사유가 없는 지 여부에 대해 신청서를 접수한 행정청이 직권으로 조사함.

다. 투표방법

 선거증 신청을 통한 우편투표의 방법으로 실시됨(연방선거법시행령 제66조). 

– 선거증을 발급받은 선거권자에게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구의 공

식 투표용지, 투표 봉투, 선거우편물이 송달되어야 하는 전체 주소 및 선거증을 발행한 

관할 행정청의 기호 및 선거증 번호나 선거구역이 기재된 공식 우편물 봉투, 우편투표 

안내서 등이 첨부해 보냄(연방선거법시행령 제28조제3항).

※ 자세한 내용은 제9장 제2절 부재자투표 — 우편투표 및 특별투표소 투표 독일편, p.545 참조 

라. 개표방법(연방선거법시행령 제74,75조)

 우편투표로 접수된 투표지는 각 선거구(통합선거구) 우편투표구 선거위원회에서 투표된 득표

수를 확정함.

– 우편투표구 선거위원회는 각 선거구 후보자 및 주명부에 대한 득표수를 확인해 그 결과를 

즉시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함.

– 우편투표를 한 선거권자가 선거일 이전 또는 선거 당일 사망하거나 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에도 해당 우편투표는 무효가 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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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본

 일본은 「공직선거법」개정을 통해 1999.5.1.부터 재외선거인명부 등록신청을 받아 2000년 

중의원비례대표선거에서 처음으로 재외선거 실시12)

 2006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참의원, 중의원 비례대표의원뿐 아니라 지역구의원에 대

한 선거도 시행하였음.

※ 지방선거는 거주자를 중심으로 하는 취지상 실시하지 않음.

※ 2005.9.14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大法廷, 전원합의체)은 ‘재외국민선거권소송’에서 해외거주 일본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고 결정

– 2005년까지 비례대표의원선거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재외국민선거권소송에서 비례대표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 결정이 확정되어 2007년 6월부터 지역구의원 선거도 가능해짐. 

2007년 7월에 실시된 제21회 참의원의원통상선거 및 같은 시기에 실시된 중의원보궐선거부터 지역

구의원 재외선거가 실시됨.13)

참조 10-2 재외국민선거권 관련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요지

∙ 개정 전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된 1996년 중의원 총선거에서 재외국민의 투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5조(공무원의 선정·파면권, 공무원의 본질, 보통선거 및 비 투표의 보장)제1항 및 제3항, 제43조
(양의원의 조직)제1항, 제44조(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에 위반됨.

∙ 1998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정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행사가 인정되는 선거를 양(兩)의원의 비례
대표선출의원선거로 한정하는 부칙 부분도 헌법에 위반됨.

∙ 재외국민인 상고인들은 다음 중의원의원 총선거에서 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및 참의원의원 통상선거에서 선
거구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어 투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
는 소는 적법한 소이며, 투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1996년 실시된 중의원의원 총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국정선거에서의 선거권 행사를 인정하기 위한 입법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됨.

12) (총무성 홈페이지) 재외선거제도 
    – 국정선거에서 국외거주 일본인의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재외선거법)이 1998

년 5월 6일에 공포되고 ‘재외선거인명부 등록에 관한 부분’이 1999년 5월 1일부터, ‘재외투표에 관한 부분’이 2000
년 5월 1일부터 각각 실시됨.

    – 그 후 ‘투표방법에 관하여’ 재외선거인이 ‘재외공관투표와 우편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이 2003년 6월 11일에 공포되고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1)재외선거 대상이 되는 선거의 확대 및 2)체류신고 제출 시 재외선거인명부 등록신청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2006년 6월 14일에 공포되고, 1)과 관련해 2007년 6월 1일, 2)와 관련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總務星. ‘在外選挙制度について(재외선거제도).’

    http://www.soumu.go.jp/senkyo/hoho.html (검색일 2022.7.15.)

13) サイドバーの切り替え. ‘在外選挙(재외선거).’ 
https://ja.wikipedia.org/wiki/%E5%9C%A8%E5%A4%96%E9%81%B8%E6%8C%99 (검색일 2022.7.15.)



616  ∙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가. 재외선거 신청대상자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관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공직

선거법 제30조의4, 제30조의5)

–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대사관, 공사관을 경유해서 일본 내 본인의 최종주소지의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 귀화 등에 의해 국적을 상실한 자, 공민권이 정지되어 있는 자는 제외

※ 2006.10.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07.1.1.부터 해외에서 3개월 이상 머물러야 하는(주소지) 조

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국외 출국 시 재외선거인명부 등록 이전 신청 가능(체재 예정 국가에 도착한 

직후 해당 공관에 체재 등록 요구) 

나. 재외선거인명부(공직선거법 제4장의2)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외에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해 보관하고 영구히 비치하

며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선거에서 하나의 명부로 함.

※ 재외선거인명부 등록지14)

1994.5.1. 이후에 일본을 출국한 자 최종주소지

1994.4.30. 이전에 출국하여 그 후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그 후 일본 국내에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는 자)

본적지

외국에서 태어나 일본 국내에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자
(한 번도 일본 국내에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는 자)

본적지

 재외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최종 주소(선거인이 국외로 주소를 이전하기 직전의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던 주소), 신청 시 본적·성별 및 생년월일을 기재

 재외선거인명부 등록은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관(영사관의 직무를 행하는 대사관·공사관의 장 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의 관할구역 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하여 실시

 위의 규정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자격이 있는 자는 문서로 최종 주소 소재지의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명부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한 자가 해당 시정촌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자격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해야 함.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4회 및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청, 정촌 사무소 또는 해당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14) 外務省. ‘在外選挙人名簿登録申請の流れ(재외선거인명부등록신청).’ 
https://www.mofa.go.jp/mofaj/toko/senkyo/flow.html (검색일 20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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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의 이름, 경유 영사관의 명칭, 최종주소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공람에 제공해야 함.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시정촌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가 사망 또는 일

본 국적을 상실한 것을 알았을 때, 국내의 시정촌에서 주민표가 새로이 작성된 날 이후 4개월

을 경과한 때, 등록 시에 등록될 수 없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재외선거인명부에서 말소해야 

함.

다. 투표방법(공직선거법 제49조의2, 공직선거법시행령 제5장의2)15)

1) 재외공관투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는 재외공관에 직접 가서 선거일 공시일부터 선거일 6일 전까지

(해당 재외공관에서 정한 마감일까지) 투표할 수 있음(보통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나 

시기 및 시간은 투표소에 따라 다름).

※ 재외공관의 사정이 있는 경우(투표송부일자 소요 등)에는 관계 대신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2006.10.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중요한 투표용지를 해외에서 일본으로 안전하게 우송하기 위해 재외

공관 투표 기간을 하루 단축함. 단, 운송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로 지금까지 2, 3일 전에 투표를 

마감한 국가의 경우는 현재 상황을 유지

⇨ 일반적으로 재외공관 투표 기간은 중의원선거는 선거일 12일 전에 공시하므로 7일간, 참의원선거는 

선거일 17일 전에 공시하므로 12일간임.

 선거인은 공관장에게 문서로 재외선거인증, 여권 등을 제시고 투표용지 및 봉투를 청구하며, 

공관장은 본인확인을 한 후 즉시 줌.

 투표용지 등을 받은 선거인은 투표한 후 내봉투에 넣어 봉하고 외봉투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서명해 공관장에게 제출

※ 점자투표나 대리투표, 가투표도 인정됨.

2) 우편투표

 재외공관 등 투표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데, 선거인은 선거일 4일 

전까지 등록지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재외선거인증을 제시해 투표

용지 및 봉투를 청구

 청구를 받은 등록지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즉시 투표용지 및 봉투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투표용지 및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현재 있는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봉투 겉면

15) 總務星 ‘在外選挙制度について(재외선거제도).’
https://www.soumu.go.jp/senkyo/netsenkyo.html (검색일 20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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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등록지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선거일 오후 8시까지 우편으로 

보냄.

※ 소요되는 우편비용은 모두 재외선거인이 직접 부담

3) 귀국투표

 선거인이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재하는 때에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스스

로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관리하는 투표소에 나가서 투표하는 것으로, 등록지에서의 

귀국투표와 등록지 이외의 시정촌에서의 귀국투표가 있음.

 (등록지에서의 귀국투표) 선거인은 귀국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문서로 재외선거인증을 제시

하여 투표용지 및 봉투를 청구하고 이를 받아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외봉투 표면에 필요사항

을 기재·서명하여 등록지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동 위원장은 해당 선거인이 

속하는 지정 재외선거 투표구의 투표관리자에게 보냄.

 (등록지 이외의 시정촌에서의 귀국투표) 선거인이 선거일 전일까지 등록지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장에게 문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재외선거인증을 제시해 투표용지와 봉투를 청구하고, 청구

를 받은 등록지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즉시 투표용지와 봉투를 교부하며, 이를 받은 재

외선거인은 귀국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등록지 이외의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

게 선거인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에 투표하여 봉투에 넣어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함.

라. 개표방법(공직선거법시행령 제65조의7,제65조의12)

 재외공관에서 투표한 뒤 투표 봉투에 선거인명부가 등록되어 있는 시정촌의 이름을 적어 재외

공관장에게 제출, 재외공관장은 이를 봉인해 해당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보냄. 

–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투표와 함께 개표함. 

 우편투표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우송되어 함께 개표함. 

6 스페인

 상원․하원의회의원, 자치주의회의원, 세우타와 멜리야 의회의원, 유럽의회의원 선거에서 재외

선거를 할 수 있음(선거법 제72조).

가. 재외선거 신청대상자(선거법 제36조)

 해외에 거주하는 스페인 시민으로 일시 체류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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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국적 소지자로 국내외 인구조사(CER 및 CERA)에 가입한 시민

 선거인명부관리국의 지침에 따라 관할지역 내 선거인명부 등재 및 삭제, 주소지 변경 또는 

새로운 선거구 내 임명을 위한 신청 등 변동사항을 보고해 허가받아 갱신된 재외선거인명부

에 올라와 있는 자

나. 재외선거인 신청방법(선거법 제75조제1~3항)16)

 선거소집 후 21일 이내에 선거인명부관리국의 도파견사무소에 재외선거 행사를 신청해야 함. 

– 신청서는 해당 명부에 등재된 스페인 시민에게 발송되며, 선거소집일 다음날부터는 영사

관에 비치하거나 전자우편, 외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음.

– 신청서와 함께 스페인 정부가 발급하는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거주하는 국가 

내 스페인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국적증명서 또는 영사관등록부 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전자 인증을 통한 INE 선거사무소 웹페이지를 이용

할 수 있음. 

 신청서를 받은 선거인명부관리국의 도파견사무소는 등록된 선거인의 주소지로 아래를 발송해

야 함. 

– 투표용지 

– 투표 봉투 또는 봉투들

–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명서(확인서) 2부

– 관할 도선거위원회와 영사관 주소가 명시된 봉투와 선거인이 등록된 재외공관 내 영사과 

주소가 명시된 회송용 봉투

 이 서류들은 후보자 공표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었던 시·도의 경우 선거소집일로부터 34일 이내

에, 나머지 지역의 경우 42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함.

다. 투표방법(선거법 제75조제4~8항)

 우편투표

– 선거인은 관할 선거위원회로 회송되는 봉투에 투표 봉투 또는 봉투들,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명서, 스페인 정부가 발급하는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6) administracion.gob.es. ‘Voting from abroad.’
https://administracion.gob.es/pag_Home/en/Tu-espacio-europeo/derechos-obligaciones/ciudadan
os/residencia/elecciones/votar-desde-extranjero.html (검색일 20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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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거주하는 국가 내 스페인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국적증명서 또는 영사관등록부 등록

증명서를 첨부

– 선거인 본인이 등록되어 있는 독립적 영사관 또는 재외공관 내 영사과로 선거일 전 5일까

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공관투표 

– 선거인 본인이 직접 선거일 4일 전부터 선거일 2일 전까지, 본인이 등록되어 있는 영사관 

또는 재외공관 내 영사과 또는 투표를 위해 따로 마련된 장소에 회송용 봉투를 제출해야 

함. 

– 이를 위해 영사과에는 영사과 직원의 감독 하에 투표함을 비치하고 있어야 함.

– 선거인은 전달받은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명서 중 한 부를 사전에 

제시·제출한 후 영사과 직원에게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거주하는 국가 내 스페인 영사관

에서 발급하는 국적증명서나 영사관등록부 등록증명서를 제시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개표

를 위해 제출날짜와 함께 영사관 소인이 찍힌 회송용 봉투가 관할 선거위원회로 회송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함.

– 투표 관련 영사과 책임자는 투표함을 통한 투표를 위해 명시된 기간 동안 매일의 투표마감 

후 투표함의 봉인 및 보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대표들은 투표함에 투표를 하는 투표기간 동안 영사관에 출석하여 참관할 수 

있음. 

– 공관투표가 종료되면 영사관 직원은 제출된 등재 관련 증명서의 수와 누락된 경위, 해당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우편 수신한 회송용 봉투의 수가 명시된 보고서를 작성함. 

– 종료일 다음 날 선거인이 투표함에 넣은 회송용봉투의 수와 등기우편으로 수신한 회송용 

봉투 및 영사관 직원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는 선거우편물로 외교부 내 마련된 사무국으로 

송부함.

– 해당 사무소는 긴급우편으로 회송용 봉투들을 관할 선거위원회에 회송함. 

라. 개표방법(선거법 제75조제10,11항)

 관할 선거위원회는 개표일 개표 전 오전 8시까지 후보자가 지명한 참관인들과 함께 투표소에 

출석함. 

 투표관리관은 개표 전까지 재외선거인으로부터 수령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서

기는 해당 명단에 선거인들의 이름을 기록함. 선거위원회는 재외선거의 투표지를 개표하여 

그 결과를 일반 투표지의 개표 결과와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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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웨덴

 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함. 

가. 재외선거 신청대상자17)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스웨덴 시민으로 현재 인구등록부에 등재된 자

 스웨덴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거인의 경우 10년 동안 가장 최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투표구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됨(선거법 제5절 제2,4조).

– 그 이후에는 매 10년 단위로 국세청에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인명부 등재 신청을 해야 

재외선거인 자격이 유지됨.

 중앙선거청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 선거인에게 이름과 어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긴 재외투표카드(expatriate voting card)를 발급해서 선거일 50일 전까지 

보냄(선거법 제5절 제8,9조).

나. 재외선거 신청방법

 선거일 30일 전까지 스웨덴 조세국(Swedish Tax Agency)에 등록 신청을 해야함. 

다. 투표방법

1) 공관투표(선거법 제10절 제2,5,6조)

 중앙선거청은 외무부와 협의해 투표소를 설치할 재외공관을 결정해야 함(선거법 제4절 제25

조). 

 지정된 재외공관 투표소에서 선거일 24일 전부터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선거일까지 중앙선거

청에 투표 봉투를 송부해야 함. 

※ 대리투표의 경우 선거일 20일 전 이후에 할 수 있음(선거법 제11절 제6조).

 중앙선거청은 재외공관으로부터 봉투가 도착하는 대로 접수된 봉투의 수를 기록한 후 봉투를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기초자치구 선거위원회로 송부하며 우편으로 송부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

※ 투표 봉투가 선거일까지 중앙선거청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17) Valmyndigheten. 2022.6.30. ‘Vote from abroad.’
https://www.val.se/att-rosta/var-rostar-jag/rosta-fran-utlandet.html (검색일 20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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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9.11. 선거 기준 재외공관 투표 기간은 8.18. 목요일(14:00~16:00), 8.20. 토요일(11:00~13:00), 

8.24. 수요일(17:00~19:00)임.18)

2) 우편투표(선거법 제7절 제11,12조)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영해에 있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거인의 경우 우편투표를 할 

수 있음. 

 선거일 45일 전부터 해외에서 발송할 수 있음.

※ 자세한 우편투표 절차는 제9장 제2절 부재자투표 — 우편투표 및 특별투표소 투표 스웨덴편, p.551 

참조 

라. 개표방법

 중앙선거청은 우편투표 봉투를 접수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선거위원회에 송부함(선거법 

제7절 제14,15조).

 선거일 이후 수요일에 선거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던 우편투표 봉투를 개표함(선거법 제12절 

제1조).

8 스위스

 ｢재외스위스인과 기관에 관한 연방법(이하 ‘재외스위스인법’이라고 함)」과 ｢재외스위스인법과 

｢재외스위스인과 기관에 관한 시행령(이하 ‘재외스위스인 시행령’이라고 함)｣에서 규정하고 있으

며, 1992년부터 실시함.

※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과 시행령은 2015.11.1.에 폐지

가. 재외선거 신청대상자(재외스위스인법 제3,16조·재외스위스인 시행령 제14조)19)

 18세 이상의 재외스위스인은 연방선거, 국민투표 및 국민발안에 참여할 수 있음.

– 지방선거의 경우 모든 선거에서 재외선거가 가능하기도 하고, 주의회 상원의원 선거만 

가능한 주도 있어 주(Canton)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음.

18) AMBASSADE DE SUÈDE DHAKA, BANGLADESH ‘Swedish Election 2022 - How to vote from abroad.’
https://www.swedenabroad.se/fr/ambassade/bangladesh-dhaka/current/news/swedish-election-202
2---how-to-vote-abroad/# (검색일 2022.7.15.)

19)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Voting and electoral rights.’
https://www.eda.admin.ch/eda/en/fdfa/living-abroad/schweizerinnen-und-schweizer-im-ausland/fi
fth-switzerland/voting-and-electoral-rights.html (검색일 20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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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스위스인’이란 스위스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말함.

 다음의 경우에는 재외스위스인이 헌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행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재외스위스인법 제17조).

– 영구적으로 판단능력이 없어서 후견을 받고 있는 경우

– 영구판단불능으로 인해 행동 능력을 제거하는 외국법에 따라 성인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

나. 재외선거 신청방법(재외스위스인법 제19조·재외스위스인 시행령 제7,9,11조)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재외스위스인이 우편 또는 직접 신청하면 권한 있는 

대표부(거주국가의 영사관 또는 대사관)를 통해 자신의 선거구 코뮌에 통지되고 선거 코뮌에서 

선거인명부에 등록함.

 등록 신청시 아래 사항을 명시해야 함.

– 성과 이름

– 생년월일과 출생지

– 성별

– 집주소

– 스위스의 마지막 거주지, 다를 경우 스위스의 마지막 정치적 거주지

– 출신지의 모든 코뮌과 주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포기하고 싶은 재외스위스인은 권한 있는 대표부를 통해 자신의 선거 

코뮌에 통지해야 함.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거나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포기하

거나 투표용지 등 자료가 연달아 3번 배달 불능으로 반환되는 경우 선거 코뮌은 해당자를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해야 함.

 선거 코뮌과 연방외무부는 선거인명부나 재외선거인명부에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삭제되는 등

의 선거권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서로에게 통지해야 함.

※ 해외로 이주하는 스위스인은 출국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국의 영사관·대사관의 재외선거인명부

에 등록해야 함.

다. 투표방법(재외스위스인법 제18조·재외스위스인 시행령 제8,12,13조)

 자신의 마지막 스위스에서의 거주지(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행사함.

 거주지가 없는 경우 출신지에서 선거권을 행사함. 출신지가 2 이상인 경우 재외스위스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할 때 기록한 출신지에서 선거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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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 또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연방의회는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8조의a에 따라 관심 있는 주·코뮌과 협의하여 재외스위스인

의 전자투표 실시 추진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9년 이후 중단된 상태임.

1) 우편투표(재외스위스인법 제18조·재외스위스인 시행령 제12조)

 선거 코뮌이나 주는 공식 투표용지, 투표 봉투 등 자료 및 연방의회가 보낸 설명 자료를 직접 

발송함(구체적인 규정은 주마다 다름).

2) 투표소 투표(재외스위스인법 제18조제3항·재외스위스인 시행령 제13조)

 선거일 현재 스위스 국내에 있는 경우 투표소 투표를 할 수 있음.

 선거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직접 선거 코뮌에 통보해야 하며, 선거 코뮌은 투표용지 등 

자료 우편발송을 보류

라. 개표방법(재외스위스인 시행령 제9조)

 우편투표 봉투 등을 송부받은 선거 코뮌은 투표소 투표 결과와 합산해 주 선거사무소에 보고함.

9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하원의회의원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실시함.

가. 재외선거 신청대상자(선거법 제220조)20)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

나. 재외선거 신청방법

 등록신청서를 선거일 6일 전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우편, 팩스로 선거청에 보내야 함(선거법 

제221조).

 재외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신원증명, 생년월일, 평소 거주지 주소, 국외우편주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선거법 제223조).

20) Elections Canada. ‘Voting Rules for Electors Living Outside of Canada.’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med&dir=pre&document=aug1721b&lang=e (검색일 
2022.7.15.)
Elections Canada. ‘Registration and Voting Processes for Canadians Who Live Abroad.’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vot&dir=reg/etr&document=index&lang=e (검색일 
20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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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서 및 특별투표신청서에 기재된 캐나다 내의 주소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재 후에는 변경될 

수 없음(선거법 제224조).

 재외선거인명부 삭제(선거법 제226조)

– 선거관리청장이 정한 기한 내에 구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자신의 이름을 등록부에

서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한 사람, 사망한 사람 및 사망확인서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첨부되어 삭제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와 캐나다에 귀국한 사람, 연락이 두절된 

사람은 명부에서 삭제해야 함.

다. 투표방법: 우편투표(선거법 제227~229조)

 선거관리청장은 선거소집령 발령 이후 등록신청서 및 특별투표신청을 승인하는 대로 재외선

거인명부에 등재된 모든 선거인에게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로 특별투표용지와 속봉투 및 겉봉

투 각 1부를 우편으로 송부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선택한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적고 투표용지를 속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속봉투를 겉봉투에 넣어 겉봉투의 신청란에 서명하고 봉함.

 선거인은 봉함된 겉봉투를 우편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사관·영사관·고등위원회, 군부대 또는 

선거관리청장이 지정한 장소로 제출

 투표 봉투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수도지역 특별투표관리장에게 도착해야 함.

라. 개표방법(선거법 제263,280조)

 우편투표 봉투는 선거관리청에서 접수해 개표하고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관에게 알려 선거구 

개표 결과와 합산함.

10 호 주

 연방상․하원의원선거에서 실시되며, 주의 지방선거에서는 주별로 다르게 실시하고 있음.21)

– 재외선거는 의무투표가 아님.

가. 재외선거 신청대상자(연방선거법 제94조)

 18세 이상 호주 시민이며 국내 선거구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6년 이내에 다시 국내에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21) smartraveller.gov.au. ‘Voting overseas.’
https://www.smartraveller.gov.au/consular-services/voting-overseas (검색일 20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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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선거를 신청하는 경우 호주를 떠나기 전 3개월 이내에, 호주를 떠난 

후에 하는 경우 호주를 떠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선거위원은 재외선거인 자격이 있는 선거인임을 선거인명부에 기재해야 하며, 기재된 때로부

터 재외선거인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 자격 있는 재외선거인으로 간주

 재외선거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선거위원회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신청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호주에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 호주를 떠난 후 6년 이내에 다시 호주에 거주하게 된 경우

– 호주를 떠난 후 6년 이내에 다시 호주에 거주할 의도를 포기한 경우

– 선거인명부 등재 자격이 중지된 경우

 재외선거인 신청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호주를 떠나지 않은 자의 경우 재외선거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호주를 떠난 후 6년 이내에 다시 호주에 거주하게 된 경우 다시 거주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재외선거인의 자격을 상실함.

 호주를 떠난 날부터 6년 이내의 기간 안에 또는 기간 만료 후 나중에 호주에 다시 거주할 

의사가 있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선거위원은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향후 1년간 재외선거인으

로 대우하고 하위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명시해야 함.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호주에 다시 거주하게 되거나 다시 거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위원에게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함.

 자격 있는 재외선거인으로 취급되는 동안 투표 또는 우편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총선거가 치러

진 경우, 등록 자격이 만료된 경우, 호주를 떠난 날로부터 6년이 지난 경우에 별도의 통지·신

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외선거인의 자격이 종료됨.

 재외선거인의 자격이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자격 있는 재외선거인과 함께 또는 가까이 

거주하기 위해 외국에 거주하는 자, 호주를 떠난 때에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그 이름이 

선거인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재된 적이 없는 자, 18세에 달한 후 6년 이내에 호주에 

다시 거주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자 등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취소될 때까지 자격 

있는 재외선거인으로 취급(연방선거법 제95조)

나. 재외선거 신청방법(연방선거법 제94A조)22)

 선거인명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투표등록 신청

22) AEC. ‘Overseas enrolment.’
https://www.aec.gov.au/Enrolling_to_vote/overseas/index.htm (검색일 2022.7.15.)
AEC. ‘Registration as an overseas elector.’
https://www.aec.gov.au/overseas/overseas-elector.htm (검색일 20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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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외선거인 등록서류를 작성해야 함.

 일시적으로 해외에 있어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투표인은 해외체류고지 서류를 서면

으로 작성하고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 등록신청서를 선거위원회에 제출

 선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록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록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스캔해 업로드 함. 

다. 투표방법

1) 공관투표23)

 재외선거 투표소는 재외공관에 설치

 선거위원회에서는 연방선거 관련 준비물 등을 공관에 제공(주정부 선거는 주정부 선거위원회에서 

별도로 준비)

2) 우편투표

 외국에서 근무 중인 군인, 연방경찰, 공무원 및 자격 있는 재외선거인은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184A조제2항제i~k호)

 우편투표 신청은 부선거관리관(Assistant Returning Officer) 또는 선거위원에게 해야 함(연

방선거법 제184조제3항). 

 우편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인은 신청 시 기재한 거주지 주소로 제공되는 우편투표용지에 

투표 후 봉함해 투표 마감 전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관에게 송부해야 함(연방선거법 제194

조제1항제e호).

라. 개표방법(연방선거법 제266조)24)

 해당 선거구선거관리관이 접수 받은 우편투표는 선거일 이후 월요일에 개표되며, 선거일 8일 

후 일요일에 투표소 마감 직후 개표된 투표지와 합쳐 최종 개표를 진행함.

23) AEC. ‘Voting options – If you’re overseas.’
https://www.aec.gov.au/Voting/ways_to_vote/ (검색일 2022.7.18.) 
AEC. ‘Overseas voting.’ 
https://www.aec.gov.au/Voting/Ways_to_vote/overseas.htm (검색일 2022.7.15.)
Working Holicay Visas for Australians. ‘How to Vote in Australian Elections from Overseas.’
https://www.workholiday.com.au/vote-australian-elections-overseas/ (검색일 2022.7.18.)

24) Electoral Commission SOUTH AUSTRALIA. ‘Counting the votes for the House of Assembly.’
https://www.ecsa.sa.gov.au/voting/counting-the-votes-for-the-house-of-assembly (검색일 20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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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의회․
대통령선거
모두 실시

한국, 알제리,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부룬디, 카보
베르데, 차드,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지부티,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적도기
니,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카자흐
스탄, 키르기스스탄, 리투아니아,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 몰도바,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카라과, 
니제르, 북마케도니아, 팔라우,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콩고,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토고, 튀니지,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미국,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

의회선거

안도라, 앙골라, 아르메니아, 호주,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부
탄, 보츠와나, 캐나다, 쿡제도, 덴마크, 에스토니아, 피지, 독일, 지브롤터, 건지, 가이아나, 헝가
리, 인도,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코소보, 라오스, 콩고,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미크로네시아, 연방, 모나코, 모로코, 
미얀마, 나우루,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슬로바키아, 남아
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영국, 바누아투

대통령선거
아제르바이잔, 베냉, 볼리비아,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코모
로,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구세주, 가봉,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란, 이슬람, 케냐, 
멕시코, 몽골, 파나마, 파라과이,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지방선거
호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아이슬란드, 이란, 이슬람, 아일랜드, 카자흐스탄, 리히텐슈타인, 룩
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팔라우,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토고, 미국

국민투표

알제리,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벨라루스, 벨리즈, 부탄, 볼리비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코모로, 코스타리카, 덴
마크, 지부티, 이집트, 에스토니아, 프랑스, 가봉,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란, 아일랜드, 이탈리아,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리, 모리타니,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미얀마, 나우루, 뉴질랜드, 니제르, 팔라우,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
갈,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네갈,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수단,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토고, 튀니지,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즈베키
스탄, 바누아투, 예멘

재외선거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앤티가바부다, 아루바, 캄보디아,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키프로
스, 도미니카,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감비아, 그레나다,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키리바시, 
북한, 쿠웨이트,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타, 마셜 제도, 몬테네그로, 네팔, 네덜란
드, 나이지리아, 니우에, 카타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
아, 산마리노, 세이셸, 시에라리온, 솔로몬제도, 남수단, 스리랑카, 팔레스타인, 수리남, 대만, 탄
자니아,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투발루, 우간다, 우루과이, 베트남, 영국, 잠비아

출처: IDEA. ‘Voting from Abroad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world-view/52 (검색일 2022.6.9.)

<표 10-2> 각국의 재외선거 실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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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기간 근거규정

▪ 재외선거인 자격 유지 기간(기간 이후 자격 상실)

영 국 15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141조

독 일 25년 연방선거법 제12조제2항

캐나다 5년 선거법 제222조제1항제a호

호 주 6년 연방선거법 제94조

뉴질랜드 3년 선거법 제80조제1항

▪ 해외체류 최소 기한(최소 기한이 경과해야 재외선거인으로 인정)

덴마크 최소 4년   의회선거법 제16조제2항

이탈리아 최소 3개월 재외국민선거법 제4조의2

▪ 선거인명부 자동등록 기한(기간 이후 별도 신청으로 가능)

아이슬란드 16년 선거법 제1조제a항

노르웨이 10년 선거법 제2-7조제3항

※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튀르키
예는 기간 제한 없음.

<표 10-3> OECD국가의 재외선거인 자격요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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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선거권 부여요건
투표 방법
(실시선거)

근거규정 비고

한 국
∙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재외

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 재외공관 투표
(대통령,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제3조,

제218조의16

∙ 2012년 
국회의원선거
최초 실시

영 국

∙ 자신의 국내 종전 거주지
선거구에 등록된 자

∙ 공무로 국외에 거주하는 군인, 
대사관, 영사관 직원 및 이들의 
배우자

∙ 우편투표
∙ 대리투표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1983년 
국민대표법
제1,2조
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3호

∙ 1918년 
최초 실시

미 국

∙ 외국에 거주하는 군복무선거
인, 상선 근무자, 미합중국 시
민으로서 18세 이상의 자

※ 연방선거에서 허용하고 있으
나 일부 주선거에서도 인정하
고 있음.

∙ 우편투표
∙ 팩스, 이메일, 모바일 투표를 병

행하는 주도 있음.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군인 및 
재외부재자 

투표법 
제20310조

∙ 1942년 
최초 실시

프랑스

∙ 18세 이상 성년으로 국내 또는 
재외공관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프랑스 영사관 내 등록되어 
있는 자, 군인, 해상생활을 하
는 선원 및 그 가족 

∙ 대리투표
∙ 우편투표
∙ 인터넷투표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선거법 제172, 
330-13조

∙ 1926년 
최초 실시

독 일
∙ 18세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독

일 시민
∙ 우편투표
(의회의원선거)

연방선거법 
제12,66조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6~18조

∙ 1949년 
최초 실시

일 본
∙ 18세 이상 일본 국민으로 주소

지의 영사관 관할 구역 내에 주
소를 두고 있는 자

∙ 재외공관 투표
∙ 우편투표
∙ 귀국투표(의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제4장의2

∙ 2000년 
중의원비례대표 
선거 최초 실시

스페인
∙ 해외에 거주하는 스페인 시민

으로서 국내외 인구조사(CER 
및 CERA)에 가입한 자

∙ 우편투표
∙ 재외공관투표
(의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선거법 
제36,75조

∙ 1985년 
최초 실시

스웨덴 ∙ 18세 이상 스웨덴 시민
∙ 재외공관 투표(대리투표 가능)
∙ 우편투표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선거법 제5절 
제2,4조, 제10절 

제2,5,6조
제7절 

제6,11,12조

∙ 1968년 
최초 실시

스위스 ∙ 18세 이상 재외스위스인

∙ 우편투표
∙ 투표소 투표(선거일 현재 국내에 

있는 경우)
(의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재외스위스인법 
제3,16,19조

∙ 1977년 
최초 실시

캐나다
∙ 18세 이상 해외거주 캐나다 시

민
∙ 우편투표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선거법 
제220,227~

229조

∙ 1945년 
최초 실시

<표 10-4> OECD국가의 재외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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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Bundesministerium für Inneres. ‘Informationen für Auslandsösterreicherinnen und Auslandsösterreicher 
(Information for Austrians living abroad).’
https://www.bmi.gv.at/412/Informationen_fuer_Auslandsoesterreicher_innen.aspx (검색일 2022.6.9.)

국가명 선거권 부여요건
투표 방법
(실시선거)

근거규정 비고

호 주
∙ 18세 이상 시민으로 국내 선거

구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

∙ 재외공관 투표
∙ 우편투표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연방선거법 
제94,184A조

∙ 1949년 
최초 실시

오스트리아

∙ 영구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일시 체류하는 선거권자

∙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
 – 신청에 의한 등록은 10년간 

유효25)

∙ 우편투표
 - 선거일 오후 5시까지 도달되어

야 함.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헌법 
제26조제6항
의회선거법 

제60조

∙ 1990년 
최초 실시

벨기에

∙ 외교관직이나 해외영사관이 보
관하고 있는 선거인명부에 등
록되어있는 18세 이상의 벨기
에 시민

∙ 재외공관 투표
∙ 대리투표
∙ 우편투표
(의회의원선거)

선거법
제180~
180‒3조

∙ 1998년 
최초 실시

칠 레
∙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해외에 체류 중인 칠레 시민
∙ 재외공관 투표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헌법 
제13조
선거법 

제205,207,
216조

∙ 2015년부터 재외
투표 허용, 2017
년 대선에서 처음 
실시

체 코
∙ 특별선거인명부에 등록된 

해외에 체류 중인 체코 시민
∙ 재외공관 투표
(의회의원선거)

선거법
제6조제5항,
제3조제2항,

제27조

∙ 2002년부터 
재외투표 허용

덴마크

∙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군
인, 근로자, 선원 등

∙ 국제기구, 구호단체, 교육, 건
강상의 이유 등으로 해외에 체
류하는 자

 – 위 사람들의 법적 배우자 또
는 출국 전에 공동주소지 등
록을 마친 동거인

∙ 재외공관 투표
∙ 선상투표‑ 외항선 선원과 승객, 

해상 플랜트 근로자와 동반 배우
자 

(의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헌법
제29조제1,2항

의회선거법
제1,2,16조,

제57조제1,2항,
제58조

∙ 1970년 외교관
부터 시행, 
1980년 공공기
관, 국제조직, 
2003년 투표권
이 있는 덴마크인
으로 점차 확대

에스토니아
∙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중인 

자

∙ 인터넷투표
∙ 우편투표-신청은 30일 전까지
∙ 재외공관 투표
∙ 귀국투표 가능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의회선거법 
제47,49,50,
52,54,55조

∙ 1992년 
최초 실시

핀란드
∙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핀란드 시민(1972년 모든 시
민에게 부여)

∙ 재외공관 투표‑ 선거일 11일 전
부터 8일 전까지 투표

∙ 우편투표‑ 선거일 31일 전부터 
투표 가능 

∙ 선상투표‑ 선거일 18일 전부터 
8일 전까지 투표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선거법
제46,47,66a,66

d조

∙우편투표는 2019년 
의회선거에서 최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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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valasztasz. ‘Szavazás külföldről(Voting from abroad).’
https://valasztasz.tasz.hu/orszaggyulesi-valasztasok/gyakran-ismetelt-kerdesek/szavazas-kulfoldrol-1x1/

27) 세계시온주의자기구(World Zionist Organization), 유대국가펀드(Jewish National Fund), 케렌 하예소드(Keren 
Hayesod)

국가명 선거권 부여요건
투표 방법
(실시선거)

근거규정 비고

그리스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 시민
※ 선거권 행사를 위한 선거법상의 

구체적인 법령 없음.
헌법 

제51조

∙ 2014년 유럽의
회선거에서 최초 
실시

헝가리

∙ 선거일에 해외에 체류 중인 자
(자동등록)

∙ 선거일에 해외에 거주하고 선
거일 9일 전까지 재외선거인명
부에 등록을 신청한 자

∙ 재외공관투표‑ 선거일 당일 
현지 시각 기준 6시~19시

∙ 우편투표(국내에 영구주소가 없
는 경우)26)

 – 비례대표선거에 투표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선거절차법
제84,259,
266,279,

293조

∙ 2004년 
최초 실시

아이슬란드

∙ 18세에 아이슬란드에 거주한 
시민은 해외이주 후 16년 동안 
투표권을 가짐. 

※ 이후에는 선거인명부 등록을 
신청해야 함.

∙ 재외공관 투표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선거법 제3,70조
∙ 1949년

최초 실시

아일랜드
∙ 해외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과 그 배우자

∙ 우편투표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선거법(1992)
제12조제1항

∙ 1992년
최초 실시

이스라엘

∙ 해외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 군인, 유대기구27) 종
사자, 이스라엘 국적의 선박에 
승선 중인 이스라엘 국적을 가
진 자

 – 위 사람들의 배우자, 20세 미
만 자녀

∙ 재외공관 투표
 – 외교부는 선거일 53일 전까지 선

거위원회에 재외선거인명부 제출
 – 선거일 12일 전에 실시
∙ 선상투표
 – 내무부는 선거소집일로부터 

선거일 53일 전까지 선거위원
회에 선박 목록 송부

 – 선거위원회는 선거소집일로부
터 선거일 42일 전까지 선박 
목록 확정(의회의원선거)

선거법
제96,97,
116조

–

이탈리아

∙ 업무, 학업, 치료 등의 목적으
로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
고 있는 이탈리아 시민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 우편투표
 – 32일 전까지 신청
 – 10일 전까지 발송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재외국민투표법
제4bis조
제12조

∙ 귀국투표만 가능 
했으나 2003년
부터 우편투표 실
시

라트비아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라트비아 시민

※ 재외선거인명부는 수도 선거
인명부에 통합됨.

∙ 재외공관 투표
∙ 우편투표
 – 신청은 선거일 5개월 전부터 

시작해 3주 전 마감
 – 의회 해산으로 인한 우편투표 

시 선거공표일 1주일 이후로부
터 선거일 2주 전까지

∙ 선상투표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선거법
제8조제1항

제43,44,45조

∙ 1992년
최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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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lections.public.lu. ‘Postal voting, Legislative elections.’
https://elections.public.lu/en/systeme-electoral/legislatives-mode-emploi/vote-correspondance.ht
ml (검색일 2022.6.9.)

29) New Zealand Electoral Commission. ‘Vote from overseas.’
https://vote.nz/how-to-vote/voting-from-overseas/ (검색일 2022.6.9.)

국가명 선거권 부여요건
투표 방법
(실시선거)

근거규정 비고

리투아니아
∙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선거권자

∙ 재외공관 투표
∙ 우편투표 
∙ 선상투표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선거법
제144~146조

∙ 1992년
최초 실시

룩셈부르크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룩셈부

르크 시민
∙ 선거인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우편투표
– 신청은 선거일 12주 전부터 시

작해 40일 전 마감
– 투표지가 동봉된 봉투는 선거일 

오후 2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야 함.28)

(의회의원선거)

선거법 
제1,168,170,
171,177조

∙ 1984년
최초 실시

멕시코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멕시코 시민

∙ 우편투표
∙ 재외공관에 인편으로 전달
∙ 전자투표(완전한 정확성과 보안

이 입증되는 경우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만 가능, 2023년 지방선
거에서 실시 예정)

(대통령, 지방선거, 국민투표)

연방선거법
제329조

제1,2,3항

∙ 2006년 
최초 실시

네덜란드

∙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자

∙ 선거인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재외 선거인 등록은 선거일 

6주 전까지

∙ 우편투표 
– 신청은 선거일 28일 전까지 
∙ 대리투표 
– 신청은 선거일 6주 전까지
∙ 귀국투표 가능 
– 신청은 선거일 6주 전까지
(의회의원선거)

선거법 
제D2,K7,L9,

M1,M3조

∙ 1989년 
최초 실시

뉴질랜드29)

∙ 최근 3년 이내에 뉴질랜드에 
체류한 시민권자

∙ 최근 12개월 이내에 뉴질랜드
에 체류한 영주권자

∙ 해외거주 중인 공무원, 외교관, 
무역대표, 군인과 해당 가족

∙ 재외공관 투표
∙ 선거일 17일 이전부터 투표용지

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후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거나 직접 
전달,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

∙ 우편투표
(의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선거법 
제80조

선거규칙 
제43~52조

–

노르웨이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노르웨이 시민

※ 지난 10년 이내에 노르웨이에 
거주한 적이 있는 자는 선거
인명부에 자동등록 됨. 거주
한 적 없는 자는 신청

∙ 재외공관 투표
∙ 우편투표
(의회의원선거, 지방선거)

헌법 
제50조
선거법

제2‐4,2‐7,
8‐3조

∙ 1921년 
최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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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ISAP. 「Ustawa z dnia 2 czerwca 2020 r. o szczególnych zasadach organizacji wyborów powszechnych 
na Prezydenta Rzeczypospolitej Polskiej zarządzonych w 2020 r. z możliwością głosowania 
korespondencyjnego (The Act of 2 June 2020 on the special rules for the organization of general 
elections fo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ordered in 2020 with the possibility of voting 
by correspondence)」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200000979 (검색일 2022.6.13.)

국가명 선거권 부여요건
투표 방법
(실시선거)

근거규정 비고

폴란드
∙ 선거일 3일 전까지 재외선거인

명부 등록을 신청한 선거권자

∙ 재외투표소 투표
 - 선거일 현지시각 7시~21시 사

이에 실시
∙ 우편투표
 -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

입30)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선거법
제14,35,39조

–

포르투갈

∙ 공적 또는 사적 목적의 해외주
재원

∙ 국가대표로 선발된 운동선수 
∙ 고등교육기관 또는 주관부서가 

인정하는 연구기관의 학생, 연
구원, 교수 등

∙ 해외에서 치료 중인 환자
– 위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거나 

동반하는 자

∙ 재외공관 투표
– 투표는 선거일 12일에서 

10일 전까지 실시
∙ 우편투표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의회선거법 
제79b,79e,
79f,79g조

∙ 1975년 
최초 실시

슬로바키아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시민

※ 국내 거주지가 없는 국민은 내
무부 특별선거인명부에 등록
되어야 함.

∙ 우편투표
– 신청서는 투표 50일 전까지 

내무부에 송부되어야 함.
– 투표지는 선거일 전 마지막 근무

일까지 내무부에 도착해야 함.
(의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
표)

선거법
제45조,

제59조제1,8항
–

슬로베니아

∙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선거권
이 있는 시민 

∙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선거권자

–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위원
회에 신고 시 가능

∙ 재외공관 투표
∙ 우편투표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의회선거법
제82조

∙ 1992년 
최초 실시

튀르키예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튀르키예 시민

∙ 재외공관 투표
– 선거일 45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 17시까지
∙ 세관(국경)투표
∙ 우편투표
(대통령, 의회의원선거, 국민투표)

헌법 
제67조

선거기본법
제94A,94B,
94C,94E조

∙ 1987년부터 실
시(국경투표만 가
능했음.)

출처: 최초도입연도, 실시선거. IDEA. ‘Voting from Abroad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world-view/52 (검색일 2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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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해외의석수 내용

알제리 8 총의석 407석 중 8석 배정(대부분 프랑스에 거주)

앙골라 3 (하원의회) 총의석 220석 중 3석을 배정하기로 입법했으나 아직 재외선거 미실시

카보베르데 6 총의석 72석 중 6석 배정– 아메리카·아프리카 2석, 유럽 2석, 그 외 지역 2석

콜롬비아 1 총의석 187석 중 1석 배정 

크로아티아 3 총의석 151석 중 3석 배정

도미니카공화국 7
(하원의회) 총의석 190석 중 7석 배정– 캐리비안·남미 2석, 유럽 2석, 캐나다·미국 3석 

에콰도르 6 총의석 137석 중 6석 배정– 남미·아프리카 2석, 미국·캐나다 2석, 유럽·아시아·오세아니아 2석

프랑스 11
총의석 577석 중 11개 선거구에 11석 배정– 1구역(캐나다, 미국) 2구역(남미) 3·4·5·6·7·8구역(유럽), 9·10구역(아프리카), 11구

역(아시아, 오세아니아)

기니비사우 2
총의석 102석 중 2석 배정– 아프리카(세네갈, 감비아, 기니, 카보베르데, 모리타니)1석, 유럽(포르투갈, 스페인, 프

랑스,   벨기에, 영국)1석

이탈리아 12

(상원의회) 총의석 200석 중 4석 배정
(하원의회) 총의석 400석 중 8석 배정– 유럽, 남미, 북․중미, 아프리카/아시아/오세아니아/남극, 네 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

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수에 비례하도록 해외의석을 배분

레바논 6 총의석 128석 중 6석 배정
리투아니아 1 총의석 141석 중 1석 배정

모잠비크 2 총의석 250석 중 2석 배정– 아프리카 1석, 그 외 지역 1석 

몰도바 14 총의석 101석 중 1석 배정

니제르 5
총의석 171석 중 5석 배정– 대륙별로 1석

북마케도니아 3
총의석 123석 중 3석 배정– 유럽·아프리카 1석, 아메리카 1석, 아시아·오세아니아에 1석

(해외유권자 수 부족으로 현재 공석)

페 루 2 총의석 130석 중 2석 배정

포르투갈 4
총의석 230석 중 4석 배정– 유럽 2석, 그 외 지역 2석

루마니아 6 (상원의회) 총의석 136석 중 2석 배정
(하원의회) 총의석 329석 중 4석 배정

세네갈 15
총의석 165석 중 15석 배정– 유럽에 2석, 미주․오세아니아 1석, 아시아․중동 1석, 아프리카에 4석을 배정

튀니지 18 총의석 217석 중 18석 배정

 ※ 해외선거구는 재외선거권자가 해외에 지정된 선거구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IDEA. ‘Voting from abroad.’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ing-abroad (검색일 2022.4.8.)
Wikipedia. ‘Overseas constituency.’
http://en.wikipedia.org/wiki/Overseas_constituency (검색일 2022.4.8.)
IPU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https://data.ipu.org/ (검색일 2022.4.8.)
EU Global Diaspora Facility. ‘Voting matters: diaspora parliamentary representation.’
https://diasporafordevelopment.eu/wp-content/uploads/2021/06/Voting-matters-diaspora-pa
rliamentary-representation-EN-1.pdf (검색일 2022.4.12.)

<표 10-5> 해외선거구 도입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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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0-1] 주요 국가의 선상투표

1 영 국

가. 법적근거

 ｢1983년 국민대표법｣ 제6조

– 선원이라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영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투표권 행사 가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 1992)｣ 

제230조

– 선거기간 바다에 체류하는 선원들에게 투표용지가 배송될 수 있으며, 선원들은 선상 또는 

배가 정박한 항구에서 투표할 수 있음.

 ｢노동조합개혁 및 고용권법(Trade Union Reform and Employment Rights Act, 1993)｣ 
제17~20조

– 선거 당시 체류 장소로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상 또는 배가 정박한 장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1999)｣ 부칙 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과 동일

나. 선거인 등록 및 투표(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2)

 2014년 이후 개별선거등록제(Individual Electoral Registration: IER) 시행으로 투표에 참

여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함.

 거주불명등록자(고정된 주소가 없더라도 투표권 행사를 위한 등록이 가능한 선거권자)로 선원을 명

시하고 있음.31)

– 선거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선원은 본래 주소를 기입하거나, 또는 바다에 체류하지 않는 

기간 머무는 호스텔 또는 기타 숙소의 주소를 기입 할 수 있음. 

31)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노숙자, 집시 및 유목민, 배 또는 이동식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자, 구류처분을 받은 자 
등이 해당 범주에 포함됨. 
The Electoral Commission. ‘Merchant Navy.’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voter/other-registration-options/merchant-navy 
(검색일 2022.7.18.)



제10장 재외선거 ∙   637

 선거인 등록은 온·오프라인 형태로 가능

– 대리투표를 원하는 경우 선거인 등록신청서에 관련 사항을 기입 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신청서를 별도로 발급(또는 다운로드)받아 신청 가능

 선거인은 투표소 투표 또는 대리투표를 할 수 있음.

– 선거일에 국내에 있는 경우 투표소 투표를 할 수 있음.

– 대리투표의 경우 18세 이상(스코틀랜드는 16세 이상)으로 선거인 등록 절차를 마친 배우자, 

부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 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대리투표를 할 수도 있음.

※ 대리투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9장 제4절 대리투표 영국편, p.571 참조 

2 프랑스

가. 법적근거

 해상에서 생활하는 선원·선장 또는 봉급생활자와 그 가족은 거소와 관계없이 선거법에 규정

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수 있음(선거법 제15조).

 프랑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선거제도 이외에도 국내의 일반 선거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대리

투표’를 통해 투표할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 법의 제정 동기가 선원 및 군인에 대한 투표

권 보장차원에 있었음.

나. 투 표

 선원의 대리투표 허용(선거법 제71~78조, 선거법시행령 제72-2조)

※ 제9장 제4절 대리투표 프랑스편 p.572 참조 

3 독 일

가. 법적근거

 연방선거법 제12조 제4항 제1,2호: 선원의 선거권

 연방선거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3호: 선원의 선거인명부 등록에 관한 사항

 연방선거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2,3호, 제2항제5호: 선원의 선거인명부 관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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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거권 및 선거인명부 관리

 선원의 경우 선거권의 인정 여부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 주거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독일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 해당 선거구의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며, 

– 선거일에 거주지에서 투표가 불가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선거구에 우편투표를 신청

– 선원의 신청서류를 받는 주소는 출항 예정인 항구 또는 선박회사로 하고, 

– 신청서류 수신일은 사전에 공지함. 

 독일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의 경우  

– 해당 선박이 거주지로 인정되며(연방선거법 제12조제4항제1호), 

– 선박의 선장 및 고용, 급료 또는 교육 관계가 있는 선원은 직권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연

방선거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 선거인명부 등록의 관할권은 선주의 소재를 관할 하는 자치단체에 있음(연방선거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독일 내륙을 운항하는 선박 대장에 등록된 선박의 경우

– 해당 선박이 거주지로 인정되고(연방선거법 제12조제4항제2호),

– 해당 선박이 주거지로 인정되는 모든 선거인은 직권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며(연방선거

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 선거인명부 등록의 관할권은 내륙선박의 선적지를 관할 하는 자치단체에 있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독일 내 거주지 등록이 되지는 않았으나 고용관계로 독일 국적의 선박에 체류하고 있는 독일 

국적 선원의 경우 선박회사의 주소지 관할 기관에 우편투표 서류를 신청함.

 독일국적의 선박 체류요건으로 투표권을 부여받는 선원의 경우 

– 해당 독일 선박의 명칭, 선박회사의 명칭 및 주소를 우편투표 신청서에 기입해야 하며, 

독일 선박회사의 주소지 관할 선거인명부에 등록됨.

 선거구로부터 이주한 이후 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및 독일의 선박 

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내륙 선박의 선원은 이주 전 최종적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지방자치

단체에 선거인명부의 등록 관할권이 있음(연방선거법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

– 연방 국기를 게양할 권한이 있었던 해양선박으로부터 해고된 이후 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으로 항해하는 선원은 해고 이전 독일 국적 선박의 선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

체에 선거인명부의 등록관할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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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으로 연방공화국 내의 선박대장에 등재되었던 내륙선박으로 항해하였으며 이후에 

연방공화국 내의 선박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내륙선박이나 외국국기를 게양한 해양선박으

로 항해하는 내륙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선박대장에 등록된 내륙선박의 선적지를 관할

하는 자치단체에 선거인명부의 등록관할권이 있음.

다. 투 표

 선원을 위한 별도의 투표방식은 없음.

 다만, 독일 내에 주소지가 있는 독일인 선원의 경우 선거일 당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거나,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우편투표를 해야 함(연방선거법 제12조제

2항제3호.).

 독일 내 거주지가 없고 외국 국적 선박에 체류하고 있는 독일인 선원의 경우(연방선거법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

– 출국 전 3개월간 계속하여 거주했거나 독일 국적의 선박에 체류한 적이 있으면 투표권이 

부여됨.

– 우편투표 신청은 선거인명부의 등록 관할권이 있는 독일 내 최종거주지 자치단체로 함.

4 일 본

가. 법적근거

 공직선거법 제49조제7항, 공직선거법시행령 제5장

 팩시 리장치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송신하는 방법에 의한 부재자투표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1999년 3월 13일에, 시행령이 11월 12일에 각각 공포되어 

2000년 6월 25일에 실시된 제42회 중의원의원총선거부터 선상투표가 실시됨.32)

※ 선상투표는 원양구역을 항해 중인 선원의 경우 기존의 부재자투표제도로 투표용지 송부가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부재자투표 특례로서 팩시밀리를 사용해 투표하는 

것임.

– 선상투표 대상 선거: 중의원의원 총선거 및 참의원의원 통상선거

– 선상투표 대상 선박: 선박안전법상 선박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지정선박’이라 함)

32) 総務省. ‘洋上投票制度の創設について(해상투표제도의 창설에 대해서).’
http://www.soumu.go.jp/senkyo/senkyo_s/news/touhyou/youjou/index.html (검색일 20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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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 표

 대상자

선박안전법의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선박(지정

선박)에 승선해 본국 이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원 중 선거당일 직무 또는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상되는 자

※ 선상투표를 하려는 선원은 미리 명부등록지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인명부등록증명서를 교부

받아야 함.

 투표기간: 선거일 공시일부터 선거일 전 일까지 

 선원의 부재자투표 특례가 인정되는 선박(공직선거법시행규칙 제17조의2)

– 선박안전법에서 말하는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것

– 어업법상 지정어업을 정하는 정령에서 규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

– 승인어업 등의 단속에 관한 정령에서 규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총톤수 30톤 이상에 

한함)

– 어업법시행규칙의 허가를 받아 고래류의 자원조사에 종사하는 선박

– 어선특수규칙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것

– 자위대법 규정에 따라 자위대가 실시하는 남극지역에서의 조사 협력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

 투표절차(공직선거법시행령 제59조의6)

– 지정선박에 승선해 항해하는 선장 또는 대리인은 출항 전에 해당 선원의 선거인명부 등록

증명서를 제시하여 투표송신용지 및 송신통지용 봉투를 청구

– 청구를 받은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송신용지와 송신용지용봉투를 보관봉투

에 넣어 봉하여 교부

– 선장은 선원들이 선거인명부 등록증명서를 제시하게 하고 투표송신용지 및 투표송신용지

용 봉투를 선원에게 교부한 사실을 기입

– 선원은 선장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투표송신용지의 필요사항 기재부분에 이름·주소, 선거

인명부 등록증명서 교부연월일 및 선원수첩번호를, 투표기재부분에 해당 선거의 후보자 

1명의 이름을 기재해 팩시 리로 지정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송신

※ 지정 선거관리위원회: 지정선박으로부터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선거관리위원회로 선박선적, 지역균형, 선원수 등을 고려해 전국 54개소의 지정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짐.33)

33) 全日本海員組合. ‘洋上投票制度(해상투표제도).’    
http://www.jsu.or.jp/member/support/youjou.html (검색일 20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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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페인

가. 법적 근거[선거법 제74조, 선거 절차 보완 규정 칙령(Real Decretol) 제9조]

 중앙선거위원회의 사전 보고를 통해 정부는 스페인 해군함, 상선 또는 어선, 군함에서 근무하

는 이들과 그 외 해외 주둔 정부군을 위한 우편투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며, 선거소집일과 

선거일 사이에 해외에 일시 체류하는 시민들의 우편투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선거소집 날짜로부터 선거일까지 승선 상태에 있으면서 국내 영토 내에 알려진 항구를 거쳐 

갈 예정인 스페인 국적 군함, 상선 또는 어선의 승선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

나. 투 표 

 선거인은 무선전신, 우편, 팩시 리를 통해 자신이 등록되어 있는 지역의 선거인명부관리국 

도 파견지부에 선거인명부 등록 신청을 함.

34) 總務星. ‘洋上投票制度(해상투표제도).’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491964.pdf (검색일 2022.7.18.)

<그림 10-1> 일본 선상투표 흐름34)

∙ 선원이 선장에게 선상투표 신청

※ 선거인명부 등록증명서 첨부

∙ 선장이 지정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송신용지 

등을 청구

※ 선거기일 공시 후에도 가능

∙ 지정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선장에게 투표송신용지 

등 교부

∙ 선장이 투표송신용지 등을 보관

∙ 출항 이후 선거기일 공시 후 선원이 선장에게 

투표송신용지 등 청구

∙ 선장이 선원에게 투표송신용지 등 교부

∙ 선원이 투표를 하고 팩시 리장치를 이용해 송신

∙ 선원이 팩시 리송신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을 확인 

후 투표송신용지를 떼어냄.

∙ 선원이 투표기재부분을 봉투에 넣고 필요사항 기재부

분을 봉투에 붙인 후 선장에게 제출

∙ 귀항 후 선장이 지정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봉투 

송부

∙ 지정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 등록지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봉투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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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주소지, 탑승선명, 도착예정 항구명 및 구체적 날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다른 선박을 통해 선거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서류를 보낼 지역의 조선소, 선박 

대리점 또는 배를 무선전신을 통해 알려주어야 함. 

 해당 선거인명부관리국 지방대표는 당사자의 신청이 확인되는 즉시 신청서를 받은 경우와 

동일한 모든 효력을 고려하여 관련 서류를 항구 또는 선거인이 지정한 조선소, 선박대리점 

또는 배로 송부함.

 투표용지 등 관련 서류를 받은 선거권자는 투표한 후 선박이 정박해 있는 모든 항구에서 해당 

지역 투표소에 긴급등기우편으로 회송함.

6 호 주

 선상투표에 대해 법으로 따로 규정은 없지만 선거기간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원은 다른 

선거인들처럼 연방선거법 제183조와 제200A조에 따라 우편투표(postal voting)나 사전투

표(pre-poll voting)를 신청해 투표할 수 있음. 

– 선원이나 철도공사인부와 같이 해당 거주지 선거구와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1890년대에 처음으로 남호주에서 우편투표를 도입하였음.35)

 선원이 선거기간 동안 바다에 있는 경우36) 

– 선거인등록 되어 있는 선거구에 있지 않고, 투표소로부터 8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투표

하기 위해서 일하는 장소를 벗어날 수 없는 경우 연방선거법 제200BA조제1A항에 따라 

정해진 가능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선언투표(pre-poll declaration votes)를 할 수 있음. 

– 선원이 약 3주간의 사전선거 기간에 선거인등록을 한 선거구에 있다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일반투표(pre-poll ordinary votes)를 신청해 투표할 수 있음. 

35) PARLIAMENT of AUSTRALIA. 2001.11.  ‘Inventing the Nation Through the Ballot box.’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Senate/Powers_practice_n_procedures/pops/~/link.asp
x?_id=8414562538CC4736839D51E69A159EB0&_z=z (검색일 2022.7.18.)

36) PARLIAMENT of AUSTRALIA. 2019. ‘Trends in early voting in federal election.’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Flag
Post/2019/May/Trends_in_early_voting_in_federal_elections (검색일 20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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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전자투표

현대 정보통신기술(ICTs)의 발달은 정치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선거에서도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I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투표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사례가 나오게 되었음.

electronic voting 또는 e-voting이라 불리는 전자투표는 기존의 종이투표용지에 표시를 해 투표하고 수작
업으로 개표하는 방식에 전자적 요소를 가한 것으로 펀치카드, 광학 스캔, 터치스크린으로 투표·개표하는 것 
외에 투표결과의 전송방식을 전화, 컴퓨터, 인터넷 등으로 하는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

현재 전 세계국가 중 약 34개1) 국가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브라질과 
인도는 2002년과 2004년 전국적으로 모든 선거를 전자투표로 실시하고 있고, 에스토니아는 2005년 총선에
서 전국 규모 최초로 인터넷 투표를 실시했다고 알려짐.

1 영 국

가. 도입배경2)

 2000년대 초반 투표율 하락 방지와 선거행정 현대화 등을 이유로 전자투표 도입을 적극 검토

하고, 2002~2007년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전화·인터넷·키오스크(단말기) 등을 활용한 

시범 전자투표를 실시함.

– 그러나 전자투표 실시가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는 예상은 정확하지 않은 것

으로 드러남.3) 

– 오히려 시범 전자투표를 중단한 2008년 이후 진행된 총선을 포함한 전국 단위 선거에서 

투표율이 상승세를 보임.4)

1)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방글라데시, 벨기에, 부탄,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
카공화국,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피지, 프랑스, 온두라스, 인도, 이란, 이라크, 일본, 키르기스스탄, 몽골, 나미비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미국, 베네수엘라

2) The Electoral Commission. ‘Response to Scottish Government’s Consultation on Electoral Reform.’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944 (검색일 2022.7.18.)

3) Liberal Democrat Voice. Mark Pack. 2011.1.25. ‘E-voting: Why it was abandoned in the UK.’ 
https://www.libdemvoice.org/evoting-why-it-was-abandoned-in-the-uk-22488.html (검색일 2022.7.18.) 
BBC. 2007.7.5. ‘E-voters not boosting turnout.’ 
http://news.bbc.co.uk/1/hi/uk_politics/6268734.stm (검색일 2022.7.18.)

4) 총선 투표율은 2005년 61.4%, 2010년 65.1%, 2015년 66.1%, 2017년 68.7%로 꾸준히 오름. 2010년대 투표율 
상승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전자투표 실행 유무와는 별개로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2016년 브렉시트
(Brexit) 투표 등 중대 사안 발생에 따른 정치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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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위원회는 2007년 시범 전자투표 실시 결과(2000~2007년)를 토대로 현 단계에서 전자투

표의 전면적 실시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5)

– 2014년 관련 기술 활용이 선거 투명성과 선거권자 신뢰, 비용 효율성 등을 어떤 방식으

로 증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6)

 하원의회 ‘헌법개선위원회(The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Reform Committee)’는 

2014년 11월 보고서에서 전자투표 시행상의 우려가 있지만 해당 제도가 정치참여를 획기적

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위원회는 2020년 총선까지 모든 선거인이 전자투표를 선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함.7)

 전자투표가 지닌 강점에 대한 목소리는 중앙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투표 도입 가능성은 열려있으나8) 결국 현 시점에서 관건

은 선거인 정보보호,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 등을 둘러싼 보안문제 해결에 있음.

BRITISH LIBRARY. John Curtis and Ian Simpson. 2018.3. ‘Why turnout increased in the 2017 general 
election and the increase did not help Labour.’ NatCen Social Research. 
https://www.bl.uk/collection-items/why-turnout-increased-in-the-2017-general-election (검색일 
2022.7.18.) 

5) BBC. 2007.8.2. ‘Halt e-voting, says election body.’
http://news.bbc.co.uk/2/hi/uk_news/politics/6926625.stm (검색일 2022.7.18.) 

6) The Electoral Commission. 2014.10.10. ‘Speaker’s Commission on digital democracy - Inquiry into 
electoral voting: Electoral Commission response.’
https://www.parliament.uk/documents/speaker/digital-democracy/electoralcommission.pdf (검색일 
2022.7.18)

7) Parliament.uk. 2014.11.14. ‘7. Proposals to improve voter turnout.’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415/cmselect/cmpolcon/232/23209.htm#a46 (검색일 
2022.7.18)

8) Digital Democracy Commission. 2015.1.26. ‘Open up! digital democracy.’ Report of the Speaker’s 
Commission.
https://www.parliament.uk/business/commons/the-speaker/speakers-commission-on-digital-democ
racy/ddc-news/digital-democracy-commission-report-publication/ (검색일 2022.7.18.)
The Guardian. Alex Hern. 2015.2.26. ‘Should Britain introduce electronic voting?’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5/feb/26/should-britain-introduce-electronic-voting 
(검색일 2022.7.18.)
Sky News. Alexander J Martin. 2018.1.30. ‘Welsh Assembly announces plans to introduce e-voting.’ 
https://news.sky.com/story/welsh-assembly-announces-plans-to-introduce-e-voting-11229714 (검색
일 2022.7.18.)
iNews. 2022.5.5. ‘Can I vote online in the UK elections? Where digital voting is allowed and why you 
can’t do it local elections.‘
https://inews.co.uk/news/can-i-vote-online-in-uk-elections-where-digital-voting-allowed-and-why-
you-cant-in-britain-1610213 (검색일 20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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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적근거(2000년 국민대표법 제10,11조)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행정관리 담당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무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에게 일반투표방식 외에 전자투표 등을 포함한 시범투표제

도(pilot schemes)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9)

다. 실시사례10)

 2000년 5월 지방선거 중 3개 지방정부(Bury, Salford, Stratford-on-Avon)에서 터치스크

린 방식 전자투표를 시행했으며, 5개 지방정부(앞의 지역 외 Broxbourne, Three Rivers)에

서 전자개표를 실시

 2001년 2월 Milton Keynes, Bristolm Croydon 지방에서 지방주민세 인상안에 관한 

주민투표를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투표로 시행하였음.

 2002년 5월 전체 174개 지방정부 중 41개 지방정부에서 12개 지방정부는 전자투표, 8개 

지방정부는 전자개표, 17개 지방정부는 완전우편투표를 실시함, 

– 전자투표 실시 지방정부 중 6개 선거구에서 터치스크린 방식, 5개 선거구에서 인터넷, 

3개 선거구에서는 전화, 2개 선거구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

 2003년에는 17개 지방정부에서 전자투표를 시행했는데 2002년과 비교해 인터넷과 전화투

표가 보다 확대되었고, 디지털 TV투표가 새롭게 도입되었음.

 2007년 12개 지방정부에서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실시함.

 2008년 선거위원회에서 보안성과 안정성 부족으로 전자투표를 실시가 어렵다고 선언하면서 

잠정 중단됨.

 2019년 5월 지방선거에서 Gateshead 지역이 워릭대학(Warwick University) 연구팀과 

협력해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전자투표 시범사례에 참여11) 

– 이번 전자투표는 각 개인 선거권자의 투표정보를 암호화(pixelated votes)한 기술을 활

용. 이에 따라 선거인의 정보 탈취 및 선거결과 조작 시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관련 

사안이 공개됨.

 9) The Electoral Commission. 2007.8. ‘Electoral pilot scheme evaluation: Shrewsbury & Atcham Borough 
Council.’ p.5.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sites/default/files/electoral_commission_pdf_file/Shrewsbu
rystatutoryevaluationreport_27212-20106__E__N__S__W__.pdf (검색일 2022.7.18.)

10) UK Parlinment. Isobel, Miranda Olivier-Wright. 2008.3.4. ‘Electoral Pilot Schemes.’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sn04397/ (검색일 2022.7.18.)

11) 그러나 선거에 활용된 전자투표는 기존 종이투표 방식에 추가해 시범적으로만 활용된 것으로 실제 선거결과는 종이투
표 개표에 기초해 발표됨.
BBC. Jane Wakefield. 2019.5.2. ‘E-voting by touch-screen trialed in local elections.’ 
https://www.bbc.co.uk/news/technology-48132591 (검색일 20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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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영국 다채널 투표방식

※ 다채널 투표방식은 전자투표방식 기반을 다음의 세 가지로 들고 있음.

  · IVR infrastructure(interactive voice response): 버튼방식 또는 터치방식의 전화기 음성자동 응답

  · SMS infrastructure: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 Internet: 터치스크린 방식을 활용하는 키오스크,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텔레비전(IDTV), 인터넷 투표

2 미 국

가. 도입배경12)

 2000년 대선 당시 민주당의 앨 고어(Al Gore) 후보와 공화당의 조지 부시(George Bush)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로리다 주의 펀치카드13) 투표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

했음.

12) NCSL. ‘The Canvass: States and Election Reform-What Should States Do About Voting Equipment.’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what-should-states-do-about-voting-equip
ment.aspx (검색일 2022.7.18.) 

13) 펀치카드 시스템은 1964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투표방식으로 투표용지를 펀치로 구멍을 내어 
자동집계하는 방식으로 개표가 빠르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투표용지가 복잡해 잘못 펀칭되는 일이 많고, 펀칭
한 종이 부스러기로 인해 집계에 어려움을 겪어 2000년 대선 재검표 과정에서 약 18만 표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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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 주 사태 이후 미국 여론은 펀치카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연방정부에서도 

기존 투표방식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논의를 포함한 선거개혁(Election Reform)을 

시작하게 되었음.

 단순히 투표방식뿐만 아니라 연방 차원의 전반적인 선거관리에 대한 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

가 되어, 기존의 낡은 투표시스템을 교체하도록 하고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2002년 「투표지원법」과 투표시스템의 연방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선거지원위원회를 설치하게 

됨.

– 선거지원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AC)는 연방 차원의 통일적인 기준

을 마련하고 각 주의 전자투표 관리 업무를 지원

나. 법적근거: 「투표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2002: HAVA)」14)

 투표시스템 교체를 위해 주정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선거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각종 연구지

원, 통일된 투표시스템과 선거인명부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선거지원위원회는 기준 및 기술 전국기관(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을 관련업체, 학계, 선거관계자 등이 참석한 기술

가이드라인발전위원회(Technical Guidelines Development Committee: TGDC)의 검토

를 거친 Voluntary Voting System Guidelines(VVSG)을 연방 기준으로 하고 있음.

 – security, functionality, privacy, usability, accessibility 요건을 충족한 투표시스

템으로 현재 VVSG2.0(2021.2.10.) 을 채택하고 있음.

다. 실시사례

 투표방식 선택 여부는 주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주별로 다양한 투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투표시스템 채택 기준도 주법으로 규정하거나 선거지원위원회의 기준을 따르거나, 자체적으

로 기준을 세워두는 등 다양함.

– 많은 주에서 레버머신과 펀치카드 투표시스템을 폐기하고 직접입력식전자투표기와 광학

스캔 방식을 도입함.15)

14) NCSL. 2021.11.5. ‘Voting System Standards, Testing and Certification.’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voting-system-standards-testing-and-certifi
cation.aspx (검색일 2022.7.18.) 

15) NCSL. ‘Voting Equipment.’
https://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voting-equipment.aspx (검색일 2022.7.19.) 
BRITANNICA PROCON.ORG. ‘Historical Timeline - Electronic Voting Machines and Related Voting 
Technology.’
https://votingmachines.procon.org/historical-timeline/ (검색일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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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입력식전자투표기(Direct Recording Electronic: DRE)는 터치스크린, 다이얼, 푸

쉬버튼으로 투표선택을 입력하면 결과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됨. 투표확인지(Voter 

Verified Paper Audit Trail: VVPAT)가 출력되는 기계의 경우 최종 선택 전에 투표선

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광학스캔(Optical Scan)은 기표한 종이투표지를 스캐너를 통해 계수할 수 있음.

∙ 투표기록장치(Ballot Marking Device: BMD)는 스크린을 통해 투표선택을 하지만 투

표결과가 메모리에 저장되지는 않음. 투표선택 결과를 종이투표로 출력할 수 있어 수개

표 하거나 광학스캔으로 계수할 수 있음.

  ※ 투표지원법에서는 장애가 있는 선거권자를 위해 모든 투표소에서 최소 한 개 이상의 전자투표기기 

비치를 요구하고 있음. 

 온라인 투표16)

– 「군인 및 재외부재자투표법(UOCAVA)」에서는 재외국민, 군인, 선원 등에게 전자적(이메

일, 팩스, 웹사이트)으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투표지 제출도 모바일,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제10장 재외선거, 미국편 p.607 참조 

∙ UOCAVA법에 따른 선거권자 외에도 하와이 주에서는 영구부재자 선거권자(선거일 5

일 전까지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에게 이메일을 이용한 투표 허용, 아이다호 주는 긴급상

황에 한해 이메일과 팩스 투표 허용, 루이지애나 주는 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에게 팩스 

투표 허용, 유타 주는 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에게 이메일과 팩스 투표를 허용하고 있음.

3 프랑스

가. 도입배경

 투표소 설치와 자원봉사자인 개표참관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전자투표기 도입이 논의

되었고 1969년 「선거법」 제57-1조 신설로 전자투표가 가능하게 됨(실제 2004년 이후에 지방선

거에서 처음 실시).17)

16) NCSL. 2019.9.5. ‘Electronic Transmission of Ballots.’
https://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internet-voting.aspx#Table (검색일 2022.7.19.)
FVAP.GOV. ‘FVAP Announces Changes to Legacy Electronic Transmission Service for 2018.’
https://www.fvap.gov/info/news/2017/12/5/fvap-announces-changes-to-ets-system-for-2018 (검색
일 2022.7.19.)

17) conseil-constitutionnel. 2004.5.26.  ‘INSTRUCTION PERMANENTE RELATIVE AUX MACHINES A 
VOTER DU MINISTRE DE L’INTERIEUR(STANDING INSTRUCTION RELATING TO VOTING 
MACHINES FROM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NOR/INT/A/04/00065/C.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sites/default/files/2019-03/INTA0400065C.pdf (검색일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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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Vote électronique)’라는 용어는  코뮌(Commune)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투표

기를 통한 투표와 재외국민이 총선과 영사선거 시 사용하는 인터넷 투표(2012, 2022년 실시)

를 의미함.

– 2008년 이후 전자투표에 보안 및 해킹에 대한 불신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투표기 

기능을 개선 하지 않아 전자투표기가 구식이 되었으며, 2017년 총선에서는 인터넷 투표

가 취소되어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가 제한되었다는 분석이 있음.18)

 현재 상원의회는 상원의원위원회(la commission des lois du Sénat)를 통해 전자투표(전자투

표기와 인터넷투표)를 적극 지원·지지하고 있음.19)

나. 법적근거

 인구가 3,500명을 초과하는 코뮌의 투표소에서 종이투표 대신 전자투표기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음(선거법 제57-1조).

※ 1988년 투표기 사용이 가능한 코뮌의 주민 수를 3,000명 이상에서 3,500명 이상으로 개정20)

– 전자투표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안기준을 충족하고, 특히 투표의 비 을 보장할 수 

있도록 내무부 장관이 결정한 모델이어야 함.

※ 전자투표기의 요건

· 투표 중 선거인의 투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설비된 장치

· 어떠한 장애라도 장애인 선거인들이 스스로 투표할 수 있을 것

· 동일한 날에 서로 다른 다수의 선거를 실시할 수 있을 것

· 백지투표를 기록할 수 있는 것

· 선거인 1명이 1회 이상 투표할 수 없을 것

18) SÉNAT. 2018.10.24. ‘Rapport d’information de Mme Jacky DEROMEDI et M. Yves DÉTRAIGNE,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lois n73 (2018-2019)(Information report by Mrs. Jacky DEROMEDI and 
Mr. Yves DÉTRAIGNE, made on behalf of the law commission).’
이 보고서는 인터넷투표와 전자투표기에 대한 모라토리엄의 해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외부 공격으로부터 전자투표시
스템 보호와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8가지 제안을 함. 즉,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전자투표기에 대한 
인증규정 강화, 보안강화, 전자투표기 구입과 사용을 위한 지원 등을 코뮌의 기기 사용 권장을 제안. 실질적인 선거를 
위한 제안으로 2020년 영사선거에 재외국민의 인터넷 투표와 2020년 하원의원선거에 전자투표(최신기종의 전자투표
기와 인터넷을 통한 투표) 실시를 위한 준비를 정부에 제안하고 있음.
http://www.senat.fr/notice-rapport/2018/r18-073-notice.html (검색일 2022.7.19.)

19) SÉNAT. 2018.10.24. ‘Vote électronique: la commission des lois du Sénat plaide pour le maintien des 
machines à voter et du vote par Internet.’
https://www.senat.fr/presse/cp20181024.html (검색일 2022.7.19.)

20) Légifrance. 「Loi n° 88-1262 du 30 décembre 1988 modifiant diverses dispositions du code électoral 
et du code des communes relatives aux procédures de vote et au fonctionnement des conseils 
municipaux」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321643&dateTexte=20190
531 (검색일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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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가 마감된 후에 컴퓨터 모니터 상에 투표자의 수가 합계될 것

·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 사무원이 각각 1개씩 보관

하는 열쇠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003.11.17. 전자투표기의 기술 승인 조건 규정이 신설돼 인증제를 실시함.21)

 2004.5.10. 전자투표기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도지사(Préfet)에게 사용허가 권한을 이

양하고 상원의원선거에도 확대 사용함.22)

다. 실시사례23)

 2004년 3월 지방선거에서 브레스트(Brest) 코뮌이 전자투표기를 처음 사용

 2004년 6월 유럽의회의원선거에서 19개 코뮌이 전자투표기를 사용

 2004년 도지사에게 전자투표기 사용허가 권한이 이양되는 등 전자투표기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으로 2004년 9월 상원의원선거에서 사용24) 

 2005년 국민투표에서 55개 코뮌이 사용

 2007년 대통령 및 의회선거에서 82개 코뮌이 사용(150만 명이 참여, 전체 선거권자 중 약 3%)25)

21) Légifrance. 「Arrêté du 17 novembre 2003 fixant les conditions d'agrément des organismes d'inspection 
chargés de vérifier la conformité des machines à voter au règlement technique fixant les conditions 
d'agrément des machines à voter」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612617&categorieLien=id 
(검색일 2022.7.19.)

22) Légifrance. 「Loi n° 2004-404 du 10 mai 2004 actualisant le tableau de répartition des sièges de 
sénateurs et certaines modalités de l'organisation de l'élection des sénateurs (1)」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5767679&dateTexte=20190
301 (검색일 2022.7.19.)

23) SÉNAT. 2018.10.24. ‘Rapport d’information de Mme Jacky DEROMEDI et M. Yves DÉTRAIGNE,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lois n73 (2018-2019)(Information report by Mrs. Jacky DEROMEDI and 
Mr. Yves DÉTRAIGNE, made on behalf of the law commission).’
http://www.senat.fr/notice-rapport/2018/r18-073-notice.html (검색일 2022.7.19.)

24) Légifrance. 「Loi n° 2004-1343 du 9 décembre 2004 de simplification du droit」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00256180/ (검색일 2022.7.19.)
Légifrance. 「Loi n° 2004-404 du 10 mai 2004  le tableau de répartition des sièges de sénateurs et 
certaines modalités de l’organisation de l’élection des sénateurs」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5767679&dateTexte=20190
301 (검색일 2022.7.19.)

25) OSCE. ‘France, Election Presidentielle, 22 avril et 6 mai 2007 : Rapport de la Mission d’évaluation 
électorale de L’OSCE/BIDDH.’ p.10. 
https://www.osce.org/fr/odihr/elections/france/27768 (검색일 2022.7.19.)
Le Forum des droits sur l’internet. 2007.12.18. ‘Rapport Intermédiaire - Le vote électronique par 
machines à voter aux élections politiques de l’année 2007.’e 18 décembre 2007.’ p.5~6. 
https://www.alain-bensoussan.com/wp-content/uploads/248492.pdf (검색일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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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이후 중앙정부 및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전자투표기 모라토리엄을 적용하는 동

안 16개 코뮌이 전자투표기 사용을 포기함. 

 2012년 대통령 및 의회선거에서 62개 코뮌이 사용(112만 명이 참여, 전체 선거권자 중 2.5%)26)

 2014년 기초의원선거에서 70개의 코뮌, 1,700개의 투표소에서 사용27)

 2017년 의회선거에서 60여개 코뮌이 사용

 2019년 5월 유럽의회의원선거에서 66개 코뮌이 사용28)

 인터넷 투표(선거법 시행규칙 제176-3조)

– 2003년 의회선거에서 미국에 있는 재외국민에게 처음 시범 실시된 이후 2006년 유럽·

아시아 등에서 실시29)

– 2009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실시(약 10%의 

재외국민이 참여했고, 지난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2.2% 올랐음)

– 2012년 의회선거에서 재외국민은 인터넷 투표를 선택할 수 있음.30)

∙ 공관투표소까지 와서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권자나 우편투표용지가 잘못된 주소에 도착

해 투표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

∙ 프랑스 보안기관(French Security Agency: ASSI)의 인증을 거쳐 외무부와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Scytl의 플랫폼을 사용

∙ 1차투표 5.23~29. 실시, 2차투표 6.6~12. 실시해 240,000명 이상이 참여(전체 재외

선거권자 수의 55%)

26) SÉNATE. 2012.7.5. ‘Utilisation des machines à voter(Use of voting machines).’
http://www.senat.fr/questions/base/2012/qSEQ120700003.html (검색일 2022.7.19.)

27) ouest france. 2014.3.22. ‘The voting machine, how does it work?’
https://www.ouest-france.fr/pays-de-la-loire/la-machine-voter-comment-ca-marche-2037604 (검
색일 2020.7.19.)

28) ouest france. 2019.5.24. ‘Ploërmel. Dix bureaux de vote installés pour les élections européennes 
(Ploërmel. Ten polling stations set up for the European elections).’
https://www.ouest-france.fr/bretagne/ploermel-56800/ploermel-vote-electronique-aussi-pour-mon
terrein-6366733(검색일 2022.7.19.)
ouest france. 2019.5.26. ‘Élections européennes. Forte poussée des écologistes à Ploërmel(European 
elections. Strong push of ecologists in Ploërmel).’  
https://www.ouest-france.fr/elections/europeennes/elections-europeennes-forte-poussee-des-ecol
ogistes-ploermel-6369143 (검색일 2022.7.19.)

29) Wikipédia. ‘Vote électronique en France(Electronic voting in France).’
https://fr.wikipedia.org/wiki/Vote_%C3%A9lectronique_en_France (검색일 2022.7.19.)

30) Scytl ‘French expats vote online in 2012 legislative elections.’
https://www.parliament.uk/globalassets/documents/speaker/digital-democracy/FR_Successcase.pdf 
(검색일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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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의회선거에서 재외국민은 인터넷 투표를 선택할 수 있음.31)

∙ 외교부(France Diplomatie) 웹사이트를 통해 투표포털(portail de vote, voting 

portal)에 접속해서 선거구 번호를 입력한 후 선거구 후보자명부를 보고 투표버튼(Je 

vote par internet, I vote online)을 클릭하면 됨.

∙ 1차투표는 5.27.12:00pm~6.1.12:00pm, 2차투표는 6.10.12:00pm~6.15.12:00pm 

(파리시간 기준)까지 열림(본국 선거일은 1차 6.12, 2차 6.19.).

∙ 투표포털 접속은 12자(문자와 숫자 조합)로 구성된 개인별 식별 문자를 이메일이나 휴대

폰 문자로 받아서 로그인하면 됨. 

∙ 한편, 인터넷 투표 중 인증 코드에서 오류가 생겨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없었고, 투표 

마감 전 약 5시간 동안 투표포털에 접근할 수 없는 등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외무부가 

사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음(250,566명 투표 참여, 재외선거권자의 21.62%).32)

4 독 일

가. 도입배경

 기존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현대적인 방식을 도입하며, 종이선거와 달리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투표율 증가와 함께 무효표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33)

31)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ORES ÉTRAMGÈRES. ‘Legislative Elections – Opening of the 
Internet voting portal(27 May 2022).’
https://www.diplomatie.gouv.fr/en/the-ministry-and-its-network/news/2022/article/legislative-elec
tions-opening-of-the-internet-voting-portal-27-may-2022 (검색일 2022.7.14.)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ORES ÉTRAMGÈRES. ‘FAQ du vote par internet(Internet 
Voting FAQ).’
https://www.diplomatie.gouv.fr/fr/services-aux-francais/voter-a-l-etranger/elections-legislatives-2
022/presentation-du-vote-par-internet/article/faq-du-vote-par-internet (검색일 2022.7.14.)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ORES ÉTRAMGÈRES. ‘French citizens abroad – Approval of 
electronic voting for consular elections (15 January 2020).’
https://www.diplomatie.gouv.fr/en/the-ministry-and-its-network/news/2020/article/french-citizens
-abroad-approval-of-electronic-voting-for-consular-elections-15 (검색일 2022.7.14.)
IFCCI. 2022.1.10. ‘France’s Election 2022 for Abroad Citizen.’
http://ifcci.com/frances-election-2022-for-abroad-citizen/ (검색일 2022.7.14.)

32) Le monde. 2022.7.20. ‘Legislative elections: First round kicks off for French citizens abroad, with 
flawed online voting.’
https://www.lemonde.fr/en/politics/article/2022/06/04/legislative-elections-first-round-kicks-off-f
or-french-citizens-abroad-with-flawed-online-voting_5985648_5.html (검색일 2022.7.20.)

33) heise online. 2004.6.13. ‘Stimmabgabe per Computer kam gut an(Voting by computer was well 
received).’
https://www.heise.de/newsticker/meldung/Stimmabgabe-per-Computer-kam-gut-an-100377.html 
(검색일 20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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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전자투표기는 개표 편의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기존의 종이 투표용지를 대신하는 기계

로서 ‘투표컴퓨터(Wahlcomputer)’로 지칭함.34)

– 모니터 화면을 통해 투표가 이루어지고, 해당 장치에 저장된 기표내용이 전산으로 집계되

어 투표 결과까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었음.

나. 법적근거

 투표와 개표 편의를 위해 투표용지와 투표함 대신 투표기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투표기는 

투표의 비 을 보장해야 하며, 투표기는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연방선거법 제35조).

 투표기 제작, 허가 및 사용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연방내무부 장관 시행규칙으로 「연방투

표기규칙(Bundeswahlgeräteverordnung)」을 1975년 9월 제정함.

– 2009년 3월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시행이 중지됨.

다. 실시사례35)

 1999년 6월 퀼른 시 유럽의회 선거에서 최초로 전자투표 실시

 2002년 9월 연방의회 선거에서 29개 기초단체, 1,400개 선거구에서 전자투표 실시

 2005년 제16대 연방의회 선거에서 전체 16개 주 가운데 브란덴부르크, 헤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라인란드-팔쯔, 작센-안할트 등 5개 주와 총 299개 선거구 중 39개의 선거구, 

전국 80,000개 중 2.25%인 1,800개 투표소에서 전자투표 실시(전자투표기를 사용한 선거권

자 수는 약 2백만 명에 달함)

 2006년 헤센 주 기초자치단체선거 13개 코뮌(Kommune)에서 306개의 전자투표기를 사용

해 신속하게 개표 결과가 나옴.

 2007년 4월 작센-안할트 주 지방선거 8개 시에서 전자투표기 108대를 사용

라. 전자투표 시행 중지

 2005년 연방의회 선거 후 전자투표기 사용의 위헌성 여부를 주장하는 헌법소송이 제기

되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전자투표기규칙」을 위헌으로 판단하여 전자투표기 사용

34) wahlrecht. 2008.10.26. ‘Wahlcomputer(voting computer).’
http://www.wahlrecht.de/lexikon/wahlcomputer.html (검색일 2022.7.20.)

35) Der Bundeswahlleiter. ‘Wahlgeräte(voting machines).
https://www.bundeswahlleiter.de/service/glossar/w/wahlgeraete.html (검색일 20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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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가 되는 규칙의 시행이 중지되었음(2009년 3월 3일 결정, 사건번호 2 BvC 3/07, 

2 BvC 4/07).36)

※ 전자투표기 사용에 대한 주요한 비판은 종이 투표용지와 달리 투표 상의 오류를 전문 기술자만이 인지할 

수 있고, 투표과정의 기계적인 오류를 외부에서 제어할 수 없으며,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도 불충분하다

는 것이었음.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 「기본법」 제38조 및 제20조제1,2항에 위반해 본 시행규칙은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함.

– 헌법재판소는 선거 과정의 사후검증 가능성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

– 선거 과정에 대한 검증이 특별한 지식이 없는 일반 선거권자들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야 하지만, 전자투표기의 소프트웨어적 오류 또는 의도적 조작은 관련 전문가를 제외

하고는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선거의 공공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림.

– 다만, 본 시행규칙의 위헌으로 이미 전자투표기를 사용해 치러진 2005년 제16대 연방의

회 선거가 재실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

– 다만, 본 결정 이후에 실시된 2009년 6월 유럽의회 선거 및 9월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전자투표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됨.

– 또한 전자투표기 사용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헌법상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님.

– 따라서 투표확인증 사용 등 일반 선거권자들이 검증 가능한 방식이 보장되어야 투표기 

사용의 공공성 원칙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음.

– 이후 시행규칙 개정에 관해 논의했으나 현재까지 시행 가능한 법률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6) Bundesverfassingsgericht. ‘zum Urteil des Zweiten Senats vom 3. März 2009 - 2 BvC 3/07, 2 BvC 
4/07 -.’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Entscheidungen/DE/2009/03/cs20090303_2b
vc000307.html (검색일 2022.7.20.)
NDI. ‘The Constitutionality of Electronic Voting in Germany.’
https://www.ndi.org/e-voting-guide/examples/constitutionality-of-electronic-voting-germany (검색
일 20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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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본

가. 도입배경37) 

 개표시간 단축 및 무효표 방지 등 선거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

 선거결과의 신속정확한 판명이 가능함.  

 선거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함(의문표, 무효표의 해소).

 자서(自書)가 곤란한 선거권자도 투표가 용이함.

※ 국정선거 도입논의

  · 2006년 10월 25일 자민당·선거제도조사회에서 ｢전자투표의 국정도입에 관한 최종보고｣ 완료

  · 2007년 6월 12일 의원입법으로 ｢전자투표법개정법안｣이 제출되어 심의 계속(제166회 통상국회)

  · 2007년 12월 11일 중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2007년 12월 19일 참의원에서 법안심의과정에서 민

주당이 수정안 제시하여 심의 계속(168회 임시국회)

  · 2008년 6월 21일 참의원에서 계속 심의 포기(제169회 통상국회)

나. 법적근거

 2001년 공직선거법 특례법으로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전자적 기록식 투표

기를 이용한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기록투표법’이라 함)｣38)이 2002년 2

월부터 시행됨(2001.12.7. 공포).39)

– 도도부현, 시정촌의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조례제정

을 인정하고, 국가는 전자투표를 실시에 대해 조언하거나 원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다. 전자적 기록식 투표기의 구비요건(전자기록투표법 제4조)

 하나의 선거에서 두 번 이상 투표가 불가능할 것

 어느 후보자를 선택하였는지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기록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이름이 전자적기록식투표기에 표시될 것

37) 總務星. ‘電子投票について(전자투표 정보).’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47414.pdf (검색일 2022.7.20.)
Masahiro Iwasaki. 2009. ‘E-voting in Japan: 2002-2009.’ RC10 Electronic Democracy. 21th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http://rc10.ipsa.org/public/e-voting-in-japan.pdf (검색일 2022.7.20.)

38) e-GOV.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係る電磁的記録式投票機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3AC0000000147_20200331_502AC0000000011 (검색일 
2022.7.22.)

39) 總務星. ‘電磁的記録式投票制度について(전자기록식투표제도).’
http://www.soumu.go.jp/senkyo/senkyo_s/news/touhyou/denjiteki/index.html (검색일 20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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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후보자의 이름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매체의 기록 보호를 위한 조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

 전자적 기록매체를 전자적 기록식 투표기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 것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전자적 기록식 투표기 조작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선거의 공정성 및 적정한 집행을 해하지 않을 것

※ 전투표에 사용하는 전자적 기록식 투표기는 전신통신회선에 접속해서는 안 됨.

<표 11-1> 일본의 전자투표 실시 현황40)

선거종류 선거일 선거종류 선거일

니이미(新見)시 시장/의회선거 2002. 6.23. 로쿠노헤(六戶)군 의회선거 2007. 4.22.

히로시마(廣島)시장 2003. 2. 2. 시로이시(白石)시 의회선거 2007. 4.22.

시로이시(白石)시의회선거 2003. 4.27. 오오타마(大玉)촌 의회선거 2007. 8. 5.

사바에(鯖江)시 의회 2003. 7. 6. 교토(京都)시 시장선거 2008. 2.17.

가니(可兒)시의회선거 2003. 7.20. 시로이(白石)시 시장선거 2008.10.26.

에비나(海老名)시 시장/의회 2003.11. 9. 요카이치(四日)시 시장선거 2008.11.30.

로쿠노베(六戶)군 군수선거 2004. 1.18. 니이미(新見)시 시장/의회선거 2009. 4.12.

교토(京都)시 시장(東山區)선거 2004. 2. 8. 료쿠노헤(六戸)정 의회선거 2011. 4.24.

니이미(新見)시 지사선거 2004.10.24. 교토(京都)시 시장선거 2012. 2. 5.

시로이시(白石)시의회선거 2004.10.31. 니이미(新見)시 시장/의회선거 2013. 4.14.

요카이치(四日市)시 시장·시의원선거 2004.11.28. 로쿠노헤(六戸)정 정선거 2015. 4.26.

로쿠노헤(六戶)군 군수선거 2005. 6.12. 로쿠노헤(六戸)정 의회선거(보궐) 2016. 1.27.

※ 기기 오작동 및 작동 오류 등으로 2016년 이후 실시되지 않고 있음.41)

40) 總務星. ‘電子投票の実施状況(전자투표 실시상황).’
http://www.soumu.go.jp/senkyo/senkyo_s/news/touhyou/denjiteki/denjiteki03.html (검색일 2022.7.20.)

41) NHK. 2021.10.22. ‘What's up with electronic voting?’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lastweek/69390.html (검색일 2022.7.20.)

투표카드발급기 터치스크린투표기 개표시스템

<그림 11-2> 일본의 투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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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페인

가. 도입배경

 낮은 투표율 제고, 투표 및 개표 시간 단축 등 선거관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2003

년부터 최초 시험 실시

 2008년 사파테로 총리가 1,200만 이상의 재외선거인 투표를 위해 적극적 도입을 검토하였

으나, 잦은 정권 교체와 인터넷 및 전자인증서의 낮은 보급률에 따른 시험 투표 참여 저조 

등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전자투표제 도입은 미뤄지고 있음. 

 최근 까딸루냐 및 바스크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에 도입하려는 동향을 보임. 

나. 법적근거

 「바스크 선거법」에 전자투표(votación electrónica, electronic voting)를 허용하는 내용이 

추가됨.42)

 바스크 주 이외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선거에 전자투표제가 

도입되지 않았음.

다. 실시사례43)

 1995년 까딸루냐 의회선거 2개의 투표소에서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전자투표 시험 실시

 1997년 갈리시아 의회선거 2개의 투표소에서 프랑스식과 일본식 시스템(터치스크린 방식)을 

각각 시험 실시

 1999년 발렌시아 지방선거에서 마그네틱 밴드를 이용한 프랑스식 CIVIS 방식전자투표를 

39개 투표소에서 실시

 2003년 까딸루냐 의회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원격 전자투표 시험 실시(아르헨티나, 

벨기에, 미국, 멕시코, 칠레 거주 까딸루냐인 대상) 

※ 바스크 정부에서 만든 demotek 시스템과 사기업에서 만든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시스템을 5개의 선거

구에서 시험 실시

42) Boletín Oficial del Pais Vasco. 「LEY 15/1998, de 19 de junio, de modificación de la Ley 5/1990, de 
15 de junio, de Elecciones al Parlamento Vasco(LAW 15/1998, of 19 June, amending Law 5/1990, 
of 15 June, on Elections to the Basque Parliament)」
https://www.euskadi.eus/y22-bopv/es/bopv2/datos/1998/07/9803142a.shtml?BOPV_HIDE_CALEND
AR (검색일 2022.7.20.)

43) Procesos electorales. ‘Voto electrónico en el mundo(Electronic voting in the world - Countries under 
study or partial implementation).’
https://www.euskadi.eus/web01-a2haukon/es/contenidos/informacion/w_be_ve_mundo/es_def/ind
ex.shtml#japon (검색일 20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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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안달루시아 정부가 주관으로 그라나다의 훈(Jun)에서 800명을 대상으로 597명이 

참여하여 인터넷과 핸드폰을 통한 전자투표 시험 실시44)

※ 휴대폰은 숫자와 알파벳을 이용한 비밀번호 방식, 인터넷은 암호화된 USB를 이용한 방식을 사용

 2005년 갈리시아 의회선거에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 시험 실시

 2005년 유럽의회선거를 앞두고 각 도의 한 개의 구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전자투표를 

시험 실시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했음.

 2008년 상·하원의원선거, 2009년 유럽의회선거, 2011년 지방선거(2010년 카딸루냐 자치선

거 포함)에서 전자투표 시험 실시

 2010년 까딸루냐 바르셀로나 시의회선거에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 투표 시험을 실

시했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함.

 2018년 까딸루냐 정부에서 최초로 2020년 지방선거에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할 것을 승인함.45) 

7 스웨덴

 투표 과정의 편리성 증진 및 투표 환경을 개선해 투표율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촉진해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통상적으로 8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어 전자투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음.46)

※ 수작업 개표 과정에서 광학 판독기를 사용하거나, 결과 입력과정에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수동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높은 비용의 투표제도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있었으며, 에스토니

아와 노르웨이의 등 주변국 및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전자투표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있었음.47) 

44) navegante.com. 2004.3.16. ‘Casi 1.000 ciudadanos participaron en las pruebas de voto electrónico 
el 14-M(Almost 1,000 citizens participated in the electronic voting tests on 14-M).’
https://www.elmundo.es/navegante/2004/03/16/esociedad/1079436995.html (검색일 2022.7.20.)

45) LAVANGIARDIA. 2018.11.18. ‘El Govern prepara el voto electrónico exterior para 2020 y prevé 
extenderlo a todos los electores(The Government prepares the external electronic vote for 2020 and 
plans to extend it to all voters).’
https://www.lavanguardia.com/politica/20181118/452993714295/govern-voto-electronico-exterior
-2020-todos-electores-aplicar-forma-gradual-ismael-pena-lopez-participacion-ciudadana.html (검
색일 2022.7.20.)

46) Jan Olsson & Joachim Åström. 2004 ‘Electronic Voting in Sweden: Hare or Tortoise?’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99469120_Electonic_Voting_in_Sweden_Hare_or_Tortoi
se (검색일 2022.7.20.)

47) Uppsala universitet Inst. för informatik och mediaErik Falk. 2017 ‘En nulägesanalys av internetröstning 
I svenska allmänna val(A current situation analysis of internet voting In Swedish general elections)’ 
https://www.diva-portal.org/smash/get/diva2:1113125/FULLTEXT01.pdf (검색일 20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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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석이 없는 소수정당에서 지출해야 하는 과도한 투표용지 제작 비용의 문제도 제기됨.48)

※ 의회선거에서 인터넷 투표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도 67%로 나타남.49) 

 정부는 2011년 10월 전자투표와 선거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각 정당의 대표자들을 포함한 

선거기구를 구성해 연구를 시행하고, ‘2011년 E-röstning och andra valfrågor보고서’

를 발표함.50)

– 노르웨이의 전자투표 시범실시를 모델로 2018년 총선 일부 선거구에서 인터넷 투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함.

– 그러나 2016년 정부는 보안성과 익명성, 공정성을 보완하지 못하고 편의에 비해 위험성

이 높다는 이유로 시범 실시 하지 않기로 결정함.51)

– 정부는 전자투표기 도입에 대해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회의적이며 현재 선거제도가 충분

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8 스위스

가. 도입배경

 스위스 정부는 투․개표비용 감축 및 개표 속도 증가를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했으며, 특히 재외

국민의 투표권 보장과 1970년 이래로 감소하던 투표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하

고 있음.52)

– 인터넷 투표가 가장 편리한 투표 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있음.53)

48) sverigesRadio. 2014.9.8. ‘Pirate Party: voting system unfair for smaller parties’
https://sverigesradio.se/sida/artikel.aspx?programid=2054&artikel=5956690 (검색일 2022.7.20.)

49) SYDNÄRKE.. 2014.9.3. ‘Positiva till internetröstning i valet(Positive about internet voting in the 
election).’  
https://www.sydnarkenytt.se/sydnarke/kommentera/vill-roesta-via-internet (검색일 2022.7.20.)

50) Slutbetänkande av 2011 års vallagskommitté. 2013.  ‘E-röstning och andra valfrågor(E-voting and 
other election issues).’ 
https://www.regeringen.se/49bb86/contentassets/50146d1ac81d45318fb1a2c1e8679e90/e-rostning-
och-andra-valfragor-sou-201324 (검색일 2022.7.20.)

51) sverigesRadio. 2016.3.10. ‘Minister says no to voting online in next election’ 
https://sverigesradio.se/sida/artikel.aspx?programid=2054&artikel=6387118 (검색일 2022.7.20.)

52) Serdult, Uwe. 2015. ‘Fifteen years of internet voting in Switzerland - History, Governance and Use.’. 
2015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 Democracy & e Government (ICEDEG). IEEE. p.126~132.
https://ieeexplore.ieee.org/document/7114482 (검색일 2022.7.21.)

53) Milic, Thomas. 2019. ‘Attitudes Of Swiss Citizens Toward The Generalisation Of E-Voting.’ Zentrum 
für Demokratie Aarau. Zentrum für Demokratie Aarau.     
https://www.zdaarau.ch/dokumente/SB-10-Evoting-ZDA.pdf (검색일 20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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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의 전자투표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투표를 의미하며 스위스의 e-government 전략

의 일환으로 연방과 주(canton)정부의 긴 한 협조하에 추진되었음.54)

– 엄격한 연방법의 요건을 충족한 상황 하에서만 실시되었으며, 2004년 이후 15개 주에서 

300회 정도 실시됨.

– 하지만 연방내각국은 전자투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2019년 7월 

이후 잠정 중단을 명함.

– 연방내각국과 주정부는 2020년 전자투표 재설계 및 재실시를 위한 합동 보고서를 발표하

고, 전자투표 실시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함.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고 「전자투표에 관한 연방내각국령」을 

전부개정해 2022.7.1.부터 시행함.

나. 법적근거55)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8조의a,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제27조의a~q

– 연방의회는 관심 있는 주 및 코뮌과 협의해 지리적 범위, 시행일자 및 관련 주제를 한정하

여 전자투표 실시를 허용할 수 있음.

– 선거권의 검증, 투표의 비  및 행사된 모든 표의 개표가 보장되어야하며 남용은 방지되

어야 함.

– 연방의회는 전자투표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전자투표에 관한 연방내각국령｣56)

– 기본 인증 요건, 위험성 평가, 투표의 비  보장과 결과 유출 방지, 시스템 신뢰성 요건, 

소스코드 공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다. 실시사례57)

 2004년 국민투표에서 최초로 제네바 주의 작은 코뮌인 아니에흐(Anières)에서 실시했고, 

2005년 연방선거에서 취리히와 뇌샤텔 주가 실시함.

54) Federal Chancellery FCh. ‘E-Voting.’
https://www.bk.admin.ch/bk/en/home/politische-rechte/e-voting.html (검색일 2022.7.21.)

55) Federal Chancellery FCh. ‘Federal legislation.’
https://www.bk.admin.ch/bk/en/home/politische-rechte/e-voting/versuchsbedingungen.html (검색
일 2022.7.21.)

56) Fedlex. ｢Verordnung der BK über die elektronische Stimmabgabe(Federal Chancellery Ordinance on 
Electronic Voting)｣
https://www.fedlex.admin.ch/eli/cc/2022/336/en (검색일 2022.7.21.)

57) Federal Chancellery FCh. ‘Milestones.’
https://www.bk.admin.ch/bk/en/home/politische-rechte/e-voting/chronik.html (검색일 20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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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뇌샤텔 주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2009~2011년 제네바, 바젤슈타트, 루체른, 베른 주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2012년에는 재외국민의 50%가 전자투표로 투표하는 등 2019년 초까지 활발하게 실시됨.

9 캐나다

가. 도입배경58)

 투표율 제고와 선거현대화를 목표로 추진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며 특히, 지리적 특성상 외진 곳이 많아 해당 지역 선거권

자들의 투표율이 낮음. 따라서 전자투표는 인터넷에 익숙한 청년층,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투표율 제고를 목표로 함.

 2018.12. 「선거현대화법(Elections Modernization Act, Bill C-76)」을 제정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자선거방식에 대해 연구·준비하고 있음.

나. 법적근거(선거법 제18조의1)

 선거관리청장은 대안적 투표수단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향후 선거에서 대안적인 투표절차에 

대한 개발 및 시험을 할 수 있음.

 선거관리청장은 장애가 있는 선거인들을 위한 투표기술을 도입·발전시켜야 하며, 기술에 대

한 시험을 할 수 있음.

 위 사항을 선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하원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앨버타, 브리티시 컬럼비아,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온타리오, 서스캐처원 주각 주정부가 ｢지방선거법

(Municipal Elections Act)｣을 개정해 지방에서 전자투표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59)

다. 실시사례60)

 연방선거(하원의원 선거)

58) Government of Canada. 2018.12.14. ‘Government of Canada passes Elections Modernization Act.’
https://www.canada.ca/en/democratic-institutions/news/2018/12/government-of-canada-passes-el
ections-modernization-act.html (검색일 2022.7.21.)

59) Election Canada. 2010.2. ‘A Comparative Assessment of Electronic Voting.’
https://www.elections.ca/res/rec/tech/ivote/comp/ivote_e.pdf (검색일 2022.7.21.)

60) Wikipedia. ‘Electronic voting in Canada.’
http://en.wikipedia.org/wiki/Electronic_voting_in_Canada (검색일 20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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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보궐선거 시 투표율 제고를 위해 처음 시범 실시한다고 했으나 실제 시행되지 

않았으며, 현재 전면적인 도입은 하고 있지 않음. 

 주 선거(Provincial Election)

– (온타리오 주) 2016년 주 선거에서 최초로 전자개표 실시61)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2016년 주 선거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시 투표소투표, 온라

인 투표, 전화투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노바스코샤 주) 2021년 주 밖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을 위해 인터넷 투표를 실시함.

 지방선거(Municipal Election)

– (알버타 주) 2004년 에드먼톤(Edmonton)시 사전투표에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실시

– (뉴브런스윅 주) 2004년 세인트존(Saint John)시에서 광학스캔 사용 

– (노바스코샤 주) 2008년 4개 시에서 인터넷 투표, 2012년 16개 시에서 인터넷 투표, 

2016년 20개 시에서 인터넷 투표와 전화투표(telephone voting)를 실시함. 

– (온타리오 주) 2002년 윈저(Windsor)시 보궐선거와 2006년 킹스톤(Kingston)에서 터치

스크린 전자투표를 실시하였고, 2003년 오타와(Ottawa)에서 광학스캔, 2003년, 2006

년, 2014년, 2018년(150개 시) 많은 시에서 인터넷 투표를 실시.62) 그리고 2010년에

는 33개 시에서 전화투표 및 인터넷 투표를 실시함.

10 호 주

가. 도입배경63)

 호주선거위원회는 2000년 남극에 있는 선거인과 우편투표를 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인터넷 

투표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선거인과 시각장애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터치스

크린 투표를, 공관투표를 원하는 재외선거인에게는 터치스크린 투표를 제안하였음.

61) CBC. 2018.5.9. ‘Ontario to use electronic voting machines for first time in spring election.’
https://www.cbc.ca/news/canada/toronto/ontario-election-electronic-voting-machines-1.4655427 
(검색일 2022.7.21.)

62) TVO. 2018.10.4. ‘How E-voting is taking over Ontario municipal elections.’
https://www.tvo.org/article/how-e-voting-is-taking-over-ontario-municipal-elections (검색일 2022.7.21.)

63) PARLIAMENT of AUSTRALIA. 2012.10.15. ‘e-voting; the promise and the practice.’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
/BN/2012-2013/EVoting (검색일 2022.7.21.)
PARLIAMENT of AUSTRALIA. ‘Second interim report on the inquiry into the conduct of the 2013 
federal election: An assessment of electronic voting options.’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Joint/Electoral_Matters/2013_General
_Election/Second_Interim_Report (검색일 20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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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의회위원회는 선거권자가 투표소에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

문에 기술 발전으로 투표소에 나오지 않고 원격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투표

만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함. 

 의회 선거합동위원회(Joint Standing Committee on Electoral Matters)의 권고에 따라 

2007년 연방선거 전에 시각장애 선거인은 투표소 전자투표를 하고, 외국에 있는 호주국방부

(Australian Defence Force) 소속의 선거인은 누구나 접근가능 한 인터넷이 아닌 국방부 

전용네트워크(Defence Restricted Network)를 통해 원격 전자투표를 시행했음.

– 시행 결과 2007년 선거의 선거인당 평균 선거비용이 8.36호주달러였는데, 시각장애 선

거인들의 선거인 당 평균선거비용은 2,597호주달러, 외국에 있는 국방부 소속 선거인을 

위한 원격 전자투표의 비용은 1,159호주달러로 비용이 너무 과다하여 다음 연방선거부

터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함.    

 하지만 호주선거위원회에서는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전화투표 방법을 도입하고 그 외에 

주 선거위원회의 전자투표 도입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선거인등록시스템 등 현재의 법으로

도 가능한 전자투표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음. 

 2000년 이후에 각 주와 준주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수도 

준주에서는 투표소 전자투표를,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원격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음.

나. 법적근거

 「연방선거법」 제15B장에는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전자보조투표장치(Electronically 

assisted voting)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전화투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외의 전

자투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음.

※ 제9장 투표 제5절 보조투표 호주 편 p.580 참조

 각 주의 선거법에서 전자투표를 규정하고 있음.

– ｢호주수도 준주 선거법｣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투표 및 개표, 집계에 대한 조항들과 

전자선거기구의 보안에 관한 설명하고 있음.64)

– 「뉴사우스웨일즈 주 선거법」 제7장 제11절에서 전자기술이 필요한 투표(Technology 

assisted voting)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65) 

64) Election ACT. 「Electoral Act, 1992」 Part 9. Arrangements for elecions. Division 9.3 Electronic voting 
devices and vote counting programs.
https://www.elections.act.gov.au/elections_and_voting/act_electoral_legislation (검색일 2022.7.21.)

65) NSW legislation. 「Electoral Act, 2017 No 66」 Part 7. Conduct of Parliamentary election. Division 11. 
Technology assisted voting.
https://legislation.nsw.gov.au/view/html/inforce/current/act-2017-066#sec.151 (검색일 20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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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아 주 선거법」제6A장에서 빅토리아 주의 전자투표(electronic voting)와 전자투표

를 할 수 있는 선거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66)

다. 실시사례

 연방선거 차원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각 주별로 시행되고 있음.

1) 호주수도 준주67)

 1998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근소 표 차이로 재개표를 실시한 결과 선거공무원들의 개표 및 

집계 실수가 드러나면서 빠르고 정확한 전자개표 시스템 도입논의가 시작되었음.

 2000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전자투표가 가능해졌고, 2001년 호주수도 준주 하원의원 선거 

4개 투표소에서 투표소 전자투표를 시작한 이후, 2004․2008․2012․2016․2020년 선거에서 

사용됨. 

– 선거인들은 선거일로부터 3주 전부터 사전투표센터에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투표방식을 고를 수 있고 전자투표 시스템이 없는 투표소에서는 전통적인 종이투

표 방식으로 투표함.

 2008년 전자선거인명부 도입, 전자 투표소의 확대뿐만 아니라 투표용지 문자인식 스캐닝시

스템(Intelligent character recognition scanning system) 도입으로 개표 시간 감축

2) 뉴사우스웨일즈 주 

 2010년 뉴사우스웨일즈 주 의회에서는 2011년 선거에서 원격 전자투표인 아이보트(iVote)

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12월에 관련 법을 통과시켜 이후 선거에서 활용됨. 

※ 뉴사우스웨일즈 선거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사용한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2022.7.1.~2023.3.25. 

기간 중 선거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함.68)

 아이보트는 시각장애 선거인,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문맹자나 

66) VICTORIAN LEGISLATION. 「Electoral Act, 2002」Part 6A—Electronic voting and electronic assisted 
voting.
https://www.legislation.vic.gov.au/in-force/acts/electoral-act-2002/064 (검색일 2022.7.21.)   
VICTORIAN LEGISLATION. 「Electoral Regulations, 2012」 Part 5—Electronic voting at overseas or 
interstate early voting centres.
https://www.legislation.vic.gov.au/in-force/statutory-rules/electoral-regulations-2012/020 (검색일 2022.7.21.)

67) ACT electoral commission office. 2020.10.6. ‘Electronic voting and counting.’
https://www.elections.act.gov.au/elections_and_voting/electronic_voting_and_counting (검색일 2022.7.21.)

68) NSW Electoral Commission. ‘Electoral Commissioner’s determination - iVote will not be used for 
2023 NSW State election.’
https://www.elections.nsw.gov.au/About-us/Media-centre/News-media-releases/Electoral-Commiss
ioner-iVote-determination (검색일 20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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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선거인, 투표소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선거일에 뉴사우스웨

일즈 주에 있지 않는 선거인, 우편투표를 신청하고 마감시각까지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선거

인만 참여할 수 있음.69)

 아이보트 전자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거인은 우편투표 방법과 동일하게 신청을 하여 6자

리의 핀 넘버를 받은 후 선거인의 SNS 또는 전화로 8자리의 아이보트 숫자를 받음. 이 숫자

와 핀 넘버가 있어야 아이보트 시스템에 로그인해 투표할 수 있음.

 인터넷을 통해 투표하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인은 IVR(전화수신기를 통해 들리는 DMTF로 

전화응답방식 시스템)을 통해 투표할 수 있으며 기표를 완료하고 받는 영수증에 나온 숫자를 

가지고 선거 후에 자신의 표가 제대로 집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음. 

3) 빅토리아 주70)

 2006년 빅토리아 주 선거에서 전자보조투표기(Electronically Assisted Voting: EAV), 터치

스크린, 특수 키패드, 헤드폰을 갖춘 기표소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선거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소 전자투표를 실시했음.

 이후 전자개표결과판, 선거인명부스캐너, 선거관리관을 위한 디지털보조기기 등 컴퓨터 선거관

리시스템으로 발전해 빅토리아 주의 모든 사전투표소에는 전자보조투표기가 마련되어 있고, 

2010년 선거에서는 전화를 연결해 투표할 수 있는 높은 버전의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했음.

– 전자투표는 모든 선거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시각장애 선거인, 거동불편 선거인, 

문맹자,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선거인, 주 밖이나 해외거주선거인 등이 이용할 수 있음. 

4) 그 외 지역71)

 퀸즐랜드 주: 시각장애선거인 등을 위한 전화투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지방선거에서

는 투표지 스캐닝을 통해 전자개표를 실시함.

 남호주, 타즈메니아 주: 현재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도입 논의 진행중

 서호주 주: 2017년 주선거에서 iVote를 사용한 두 번째 주가 됨.

 북부 준주: 2016년 호주수도 준주의 시스템을 도입해 주선거에서 실시

69) NSW Electoral Commission. ‘Using iVote for the 2021 Local Government elections.’
https://www.elections.nsw.gov.au/Using-iVote-for-the-2021-Local-Government-election (검색일 2022.7.21.)

70) PARLIAMENT OF VICTORIA. 2017. ‘Inquiry into electronic voting.’ p.13~18.
https://www.parliament.vic.gov.au/file_uploads/EMC_Inquiry_into_electronic_voting_HDMYyfRd.pdf 
(검색일 2022.7.21.)

71) PARLIAMENT OF VICTORIA. 2017. ‘Inquiry into electronic voting.’ p.62~64.
https://www.parliament.vic.gov.au/file_uploads/EMC_Inquiry_into_electronic_voting_HDMYyfRd.pdf 
(검색일 20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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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Parliament of Australia. ‘Electronic voting at federal elections.’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
/BriefingBook45p/ElectronicVoting (검색일 2022.4.14.)

73) Padrón Electoral. ‘Voto electrónico – Boleta Unica Electrónica.’
https://padronelectoral.org/voto-electronico-boleta-unica-electronica/ (검색일 2022.4.14.)

국가명 적용선거범위 전자투표방식 선거권자 범위 비 고

미 국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OMR or OCR

인터넷투표
각 주 별로 상이

∙ 몇몇 주들은 해외선거권자와 군 복무자에게 전자적(팩
스, 이메일, 웹사이트 등)으로 투표용지 전송

프랑스
전국선거
기타선거

DREs
인터넷투표

재외선거권자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2017년 총선에서 주민 3,500명 이상의 코뮌에서 전
자투표 실시가 가능했으며 6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서 실시

∙ 2020년 재외선거에서 인터넷투표 실시

캐나다 지방선거 인터넷투표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알버타, 온타리오, 뉴브런즈윅 등 6개의 주에서 전자
투표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 

호 주 지방선거 인터넷투표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군인선거권자

∙ 2015년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시각장애인, 부재자,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실시72)

알바니아 전국선거 DREs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2021년 의회선거에서 티라나 시 중 1개의 선거관리
구역(32개 투표소)에서만 시범 실시 

아르헨티나
전국선거
지방선거

EBPs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2015년 살타, 코르토바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선
거에서 실시

∙ 2021년 총선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차코, 네우켄,
코리엔테스, 살타 지역이 참여73)

아르메니아 전국선거 인터넷투표
재외선거권자
군인선거권자

∙ 선거법 제62조

방글라데시 전국선거 DREs/EBPs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2018년 총선 6개 선거구에서 실시
∙ 국민대표명령 제26B조

<표 11-2> 전자투표 실시 국가 현황

※ DREs(Direct recording electronic systems, 직접기록전자시스템): 터치스크린 또는 기계식 버튼을 이용해 
선거권자가 선택한 투표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 VVPAT (voter-verified paper audit trail, 투표확
인지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두 표기

※ EBPs(Electronic ballot printers): 개별 투표용지를 프린터에 넣고 전자입력방식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면 
선택지가 출력되고 이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

※ OMR(Optical Mark Recognition),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수기로 작성한 투표지를 
광학스캔방식으로 데이터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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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Service public fédéral Intérieur, Direction des Elections. ‘Le vote électronique.’
https://elections.fgov.be/electeurs-comment-voter/le-vote-electronique (검색일 2022.4.14.)

국가명 적용선거범위 전자투표방식 선거권자 범위 비 고

벨기에
`전국선거
지방선거

EBPs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일부 코뮌(157개 플란더즈지역, 19개 브뤼셀 지역,
9개 독일어권 지역)에서 실시74)

∙ 자동투표에 관한 법률2014

부 탄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모든 선거권자 ∙ 선거법 제330조

브라질 전국선거 DREs 모든 선거권자 ∙ 선거법 제59조

불가리아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모든 선거권자 ∙ 선거법 제265~268조

콩고민주공화국 전국선거 EBPs 모든 선거권자 ∙ 2018년 총선에서 처음 실시

도미니카공화국 전국선거 OMR or OCR 모든 선거권자 ∙ 개표 과정에서 전자투표

에콰도르
전국선거
지방선거

인터넷투표
EBPs

재외선거권자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2021년 총선 해외선거구(아르헨티나‐전자투표, 미국
피닉스지역‐인터넷투표)에서 실시 

∙ 국내에서는 일부 지방선거에서 실시 
∙ 기본선거법 제113조

에스토니아 전국선거 인터넷투표 모든 선거권자 ∙ 의회선거법 제113조

피 지 기타선거
DREs
EBPs

기타선거 해당 
선거권자

∙ 노동조합이나, 학생협회의 선거에서 실시, 피지간호사
협회 선거에서 최초 실시

인 도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모든 선거권자
∙ 군복무자를 위한 부재자 선거에 전자우편투표
(ETPBS, Electronically transmitted Postal Ballot 

System)를 도입

이 란 지방선거 DREs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2017년 시와 마을의회선거(145개 시)에서 실시

이라크 전국선거 OMR or OCR 모든 선거권자
∙ 2018년 첫 실시,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 판독과 지
문 채취를 함께 함.

키르기스스탄 전국선거 OMR or OCR 모든 선거권자
∙ 2017 대통령선거에서 실시
∙ 선거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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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적용선거범위 전자투표방식 선거권자 범위 비 고

멕시코 지방선거
인터넷투표

DREs

재외선거권자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2021년 지방선거에서 실시
 – Coahuila와 Jalisco지역에 전자투표기를 설치 
 – 해외거주자를 위해 인터넷투표 시행  

몽 골
전국선거
지방선거

OMR or OCR
SMS문자투표

모든 선거권자 ∙ 2015년 국민투표에서 문자투표를 처음 실시

나미비아 전국선거 DREs 모든 선거권자
∙ 2019년 대통령과 의회선거에서 사용됨. 
 – 정당이나 후보자의 색깔로 버튼을 구분

뉴질랜드 전국선거 인터넷투표 재외선거권자 ∙ 투표용지를 다운 받아 다시 업로딩 함.

오 만 전국선거

DREs
인터넷투표
(Mobile 
apps)

모든 선거권자

∙ 2019년 총선에서 도입
 – 터치스크린과 투표발급기를 갖춘 시스템
 – 재외 선거권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투표 가능

파키스탄 전국선거 인터넷투표 재외선거권자 ∙ 재외선거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가능

파나마
전국선거
지방선거
기타선거

DREs
재외선거권자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2019년 총선에서 실시
 – 39개 선거구 중 1개 선거구(대통령·부통령· 지자체

장·의회 71석 중 5석 선출)에서 실시

페 루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2020년 의회선거(39개 선거구)에서 실시

필리핀
전국선거
지방선거

OMR or OCR 모든 선거권자 ∙ 공화국 법 No.8436

러시아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OMR or OCR

인터넷투표

특정선거구 
선거권자

∙ 2021년 연방선거에서 실시
 – 7개 지역의 선거권자가 종이투표와 전자투표 중 선택

할 수 있었음. 
 – GAS "Vybory" 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
∙ 선거권 보장 및 국민 투표의 연방 시민 참여에 관한 
연방법 제2,61,64조

아랍에미리트 전국선거
인터넷투표
(Online 

voting Kiosk)
모든 선거권자

∙ 2019년 의회선거에서 실시
 – 국내에서는 전자투표, 재외선거는 종이투표 방식
 – 전자신분증을 이용하여 전체 선거 과정에 전자투표 

방식 활용

베네수엘라 전국선거 DREs 모든 선거권자 ∙ 선거과정 기본법의 일반규칙 제310조

※ 기타선거-선거관리기관이 지원하거나 관할하는 비공직선거
출처: IDEA. ICTS IN ELECTIONS DATABASE.

‘Is e-voting currently used in any elections with EMB participation?’
‘If e-voting is currently being used, what type(s) of technology used?’
‘If e-voting is currently being used, is it available for all voters or only some groups of voters?’
https://www.idea.int/data-tools/data/icts-elections (검색일 20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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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Wikipedia. ‘Electronic voting.’
https://en.wikipedia.org/wiki/Electronic_voting#Finland (검색일 2022.4.15.)

구분 국가명 현황

전자투표 시행 이후
중단한 국가

독 일
2005년까지 전자투표 사용 
연방선거법 제35조에서 전자투표를 규정하고 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의 시행
령 위헌결정 이후 사실상 폐지

핀란드75) 
 2008년 지방선거 3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으나 대법원은 결과를 무효로 선언하고 
기존의 종이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재실시 하였음. 시범실시 실패 이후 전자투표 
추진계획을 유보함.

일 본 2002년부터 지방선거에서 사용되었지만 2018년 폐지

카자흐스탄
2004년·2005년·2007년 선거에서 사용되었으나 계속된 공공의 신뢰문제와 시스
템 갱신의 이유로 2011년 대통령 선거와 2012년 의회선거에서는 전자투표를 사용
하지 않기로 결정

네 팔
2008년 제1대 의회의원 선거와 2014년·2015년의 제2대 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용되었으나, 2017년·2018년의 선거에서는 사용되지 않음. 

네덜란드
“We do not trust voting computers” 캠페인의 결과로　20년 넘게 시행되었던 
전자투표를 2007년에 폐지

노르웨이
2011년 지방선거 10개 시․도에서, 2013년 총선 12개 시․도에서 시범실시 되었지
만 투표율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고 보안에 대한 불신으로 2014년 중단을 결정

파라과이
2001년 지방선거 7개의 시도에서 첫 테스트가 있었음. 2번째 테스트는 2003년 
대통령선거에서 33개의 선거구에서 시행되었음.

루마니아 2003년 국민투표에서 해외주둔 군인에 한해 시행되었음.

스위스 전자투표는 보류 되어 2019년 선거에서는 어떤 형태로도 사용되지 않음.

타당성 조사 및 
테스트를 

시행 중인 국가

영 국
현재 총선에서는 전자투표가 금지되어있으나 지방선거와 유럽의회선거에서 
17개 시범사업을 통해 실시되었음.

스페인 사이버보안의 우려 때문에 전자투표 실시를 보류하고 있음.

알제리 2022년 의회선거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준비 중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외무부 등의 정부부처와 지방정부, 과학 및 연구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전자투표에 관한 연구 실무그룹을 구성함. 실무그룹은 해외전자투표사례 연구와 
유럽 평의회 권고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전자투표를 구현
할 경우 필요한 법적, 기술적, 경제적 요구사항을 검토함.

바레인 자동투표기 사용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뉴스는 없음.

<표 11-3> 전자투표 비실시 국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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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diena.lt. 2021.12.17. ‘VRK AIŠKINSIS GALIMYBES LIETUVOJE ĮDIEGTI ELEKTRONINĮ BALSAVIMĄ 
(THE CEC WILL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INTRODUCING ELECTRONIC VOTING IN 
LITHUANIA).’ 
https://m.diena.lt/naujienos/lietuva/politika/vrm-aiskinsis-galimybes-lietuvoje-idiegti-elektronini-
balsavima-1056067 (검색일 2022.4.15.)

77) Banga. 2021.10.21. ‘Elektroninis balsavimas – iššūkiai ir galimybės(Electronic voting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https://gargzdai.lt/elektroninis-balsavimas-issukiai-ir-galimybes/ (검색일 2022.4.15.)

구분 국가명 현황

볼리비아

TSE(최고선거재판소)는 비공직선거(Comteco, 통신협동조합선거)에서 전자투표
와 생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하고자 함. 
최근 부정선거 등으로 전자투표에 대하여 유보적임(2021년 선거에서 라틴아메리
카 투명성 위원회가 코로나 위험방지를 위해 재외선거에서는 전자투표 실시를 권유
했으나 시행하지 않음).

콜롬비아

2020년 12월 혼합형 전자투표방식(투표용지 발행과 집계 과정에서 기술도입)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승인함.
비공직선거, 지방청년의회 등에서 시행을 거쳐 2023년부터는 일반 선거에 적용할 
예정

코스타리카
2018년에 전자투표를 고려하였으나 높은 도입 비용 문제로 시행되지 않음. 2002
년부터 다양한 방법을 실험해 왔으나 널리 시행되지는 않고 있음.

과테말라
2017년 정부는 사이버 보안상의 문제로 전자투표의 계속적인 추진은 위험하다고 
판단

온두라스 2017년 예비선거에서 2개 지역(Francisco Morazán, Cortés)에서 실시  

인도네시아 선거위원회에서 투표, 개표, 재개표 과정에서의 전자통신기술의 활용방안 연구 중

아일랜드
2002년 총선 3개의 선거구에서 전자투표기를 시범사용 했으나 이후 도입비용과 
보안에 대한 논쟁이 많아 기존의 전자투표기는 처분했음. 다만, 느린 개표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투표 도입 논의는 계속되고 있음.

이탈리아
전자투표 시스템의 도입은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3000명의 선거인단을 대상
으로 실험을 시행하기도 함.

쿠웨이트 2016년 의회선거에서 도입을 논의한 적이 있음.

리히텐슈타인
선거법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제한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시민정치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제8b조).

리투아니아
2021년 12월 선거위원회는 전자투표 타당성 조사를 시행76)

의회는 2024년까지 온라인 투표를 합법화 할 것이라고 발표77) 

멕시코 2023년 지방선거 재외투표에서 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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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Portal do Leitor. ‘Posso votar na Internet?’
https://www.portaldoeleitor.pt/paginas/possovotarnainternet.aspx (검색일 2022.4.15.)

구분 국가명 현황

몰도바
선거위원회 차원에서 인터넷투표의 타당성 조사가 보고되고 예비 로드맵이 작성 
되어있음.

나이지리아 전자투표 사용에 대한 토론은 있지만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없음.

포르투갈

2001년 지방선거, 2004년 유럽선거에서 시범 실시함. 
2005년 의회선거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전자투표, 해외선거
권자를 대상으로 인터넷투표를 시범 실시함(이 결과는 공식선거결과에 포함되지 
않음).78)

시에라리온
2018년 선거기간 동안 향후 전자투표에서 잠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일부 지역에서 실험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거위원회는 전자투표 시행을 준비 중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음.

스페인 2003년 카탈루냐의회선거에서 인터넷투표를 테스트함.

스리랑카 2019년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을 위해 인도에 지원을 요청

튀르키예 전자투표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2018년 선거위원회는 전자투표에서 사용하기 위해 블록체인의 실험 시행 

우루과이
이전의 전자투표 계획은 폐기되었으나, 향후 실시 가능성을 가지고 필요 예산을 
추정 중임.

출처: IDEA. ICTs IN ELECTIONS DATABASE.
‘If e-voting is NOT currently being used,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e-voting in general?’ 
https://www.idea.int/advanced-search?th=ICTs%20in%20Elections%20Database&region=&ques
tion= (검색일 20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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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개표

많은 국가들이 투표종료 후 바로 개표를 실시함. 다만 투표소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투표소 개표)와 지정 
개표소(개표소 개표)로 이동해 개표를 하는 국가로 구분

앞장 전자투표에서도 설명된 바와 같이 전자투표와 마찬가지로 개표에 있어서도 전자개표가 늘고 있는 점이 
특징임.

1 영 국

가. 개표소(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44호)

 선거구 단위 1개의 개표소에서 집합 개표 실시

– 개표하기 쉽고 혼잡하지 않으며 충분한 인원의 참석이 가능한 장소 중에서 선거관리관이 

지정함.

 선거관리관과 서기, 후보자 및 후보자가 선택한 1명, 선거사무장, 일반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선거관리관의 허가 없이 개표를 참관할 수 없음.

 (일반 참관인) 16세 이상인 자는 개인 또는 기관 소속으로 선거위원회에 선거 참관을 신청할 

수 있음(정당 및 국민대표법 제6C,6D조).1)

– 우편투표용지의 발송 및 수령에 대한 절차와 투․개표 절차 중 참관을 신청할 수 있음.

– 참관 중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함.

나. 개표절차(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45호, 1985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82호)2)

 선거관리관은 투표 마감시각 22시 이후 즉시 개표를 진행함.

–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각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 수를 계산·기록

1) The Electoral Commission. ‘Observing elections and referendums.’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who-we-are-and-what-we-do/elections-and-referendums/
observing-elections-and-referendums (검색일 2022.10.27.)

2) The Electoral Commission. ‘Part E – Verifying and counting the votes.’ p.18.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electoral-administrator/returning-officer/uk-parlia
mentary-general-election-great-britain (검색일 20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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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 전에 우편투표지를 1개 이상의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

– 각 투표함의 투표지는 다른 1개 이상 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

– 각 후보자의 득표를 개표하는 혼합 개표방식을 취함.

 투표함이 전부 도착하지 않더라도 도착하는 순서대로 개함할 수 있음.

 개표는 쉬는 시간 외에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나 선거관리관이 참관인과 합의한  경우 오후 

7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개표를 중단할 수 있음.

 선거관리관은 개표 종료 후 투표지, 집계조서, 기타 선거관계서류를 대법관부 사무총장에게 

보내야 함(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56,57호).

– 대법관부 사무총장은 이송된 선거관계 서류를 1년간 보존하며 소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일반인의 열람을 허용하거나 일반인에게 그 사본을 제공할 수 있음.

다. 재개표(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46조)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투표 집계 또는 재집계가 완료된 때 선거관리관에게 재개표를 요구

할 수 있음. 

– 선거관리관은 그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라. 무효투표(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47조)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투표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된 투표

 뒷면에 인쇄된 번호를 제외하고,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시가 있는 투표 기호가 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불확실한 투표

 기표란 외에 기표 된 투표

 ‘×기호 이외의 방법으로 기표 된 투표

※ 다만, 해당 기표가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이 명확하면 무효처리 되지 않음.

2 미 국

 투표 마감 후 즉시 각 투표소의 투표사무원들이 개표사무도 담당하는 투표소 개표와 별도의 

개표소로 옮겨 개표하는 개표소 개표가 주별 또는 지역별로 다르게 진행됨.

 투표 마감 후 개표가 진행되지만 부재자/우편투표, 잠정투표의 경우 선거일 전 또는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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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개표해 집계하기 때문에 공식 선거 결과 발표는 훨씬 이후에 이루어짐.3)

– 선거일 후 7일, 8~14일, 15~21일, 22일 이상으로 주별로 다양함.

가. 개표절차

 (뉴욕 주) 투표종료 후 투표참관인(inspector)이 투표기를 잠그고, 투표기에 명시된 투표자 

수를 적은 종이에 서명, 만약 종이 투표지가 사용되었다면, 개표하고 모든 투표수를 계산함

(주 선거법 제9-102조).4)

 (캘리포니아 주) 투표 마감 후 투표함을 봉인하고 중앙 개표소로 이송해서 개표를 진행하며, 

우편투표지도 함께 개표함(주 선거법 제15201조).5)

 (콜로라도 주) 개표결과가 확정되면 득표수 집계표(tally sheet)에 확정수를 정식으로 기입하고 

개표사무에 종사하는 자 및 참관인이 서명함(주 선거법 제1-7-601조)6).

– 개표가 종료되면 유효표와 무효표를 금속상자에 넣어 봉함하고 선거개표보고서(election 

returns), 기타 선거관계서류 및 투표함, 교부되지 않은 투표용지, 기타 비품 등을 카운티

의 최고선거기관인 카운티 서기 등에게 보냄.

– 카운티 서기는 이송된 선거개표보고서, 득표수 집계표를 토대로 카운티의 개표록을 작성, 

카운티 선거조사위원회의 조사·증명을 거쳐 공표함과 동시에 부본을 주무장관 또는 주 

선거위원회에 보냄.

– 각 카운티로부터 온 개표록을 주 선거위원회나 주 선거조사위원회에서 조사·검증해 집계·

확정됨.

 개표소에는 개표사무관계자 외 후보자 또는 후보자 측 참관인이 참석하고 있으며, 이외의 

자는 출입이 금지됨. 

3) NCSL. ‘Canvass, Certification and Contested Election Deadlines and Voter Intent Laws.’
https://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after-the-voting-ends-the-steps-to-complet
e-an-election.aspx (검색일 2022.7.23.)

4) NEW YOUR STATE. 「Election Law」 Chapter 17. Article 9. Section 9-102. Canvass; general provisions for.
https://www.elections.ny.gov/ElectionLaw.html (검색일 2022.7.22.)

5)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California Elections Code」 Division 15. Semifinal Official 
Canvass. Official Canvass, Recoutn and Tie Vote Procedures. Chapter 3. Semifinal Official Canvass. 
§15201.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expandedbranch.xhtml?tocCode=ELEC&division
=15.&title=&part=&chapter=&article=&nodetreepath=17 (검색일 2022.7.22.)

6) Colorado Secretary. 「Colorado Revised Statutes」 Title 1. Election. Article 7. Conduct of election. 
1-7-601 Judge’s Certification and Statement.
https://www.sos.state.co.us/pubs/info_center/laws/Title1/Title1Article7.html (검색일 20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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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효투표

1) 무효투표 예시7) 

<그림 12-1> 알래스카 주 무효투표 예시

 

2) 무효투표 예외사유(미네소타 선거법 제204C.22조)8)

 여러 후보자에게 투표한 경우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

 기표란에 기표하지 않고 이름이나 기표란 근처에 기표한 경우

 자서식 투표의 경우 오타나 약칭을 쓴 경우

 일부 선출직 후보에게만 기표한 경우

 ‘×’를 기표하지 않고 다른 표시를 했더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

 두 후보자에게 기표했더라도 한 쪽은 지우려고 했던 시도가 있다면 기표가 명백한 쪽으로 

유효표 인정

7) NCSL. ‘Canvass, Certification and Contested Election Deadlines and Voter Intent Laws-Voter Intent 
Laws.’
https://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after-the-voting-ends-the-steps-to-complet
e-an-election.aspx (검색일 2022.7.23.)
State of Alaska. ‘Division of Elections Recount Handbook.’
https://ceimn.org/sites/default/files/Alaska_Recount_Handbook%202014.pdf (검색일 2022.7.23.)

8) Minnesota Legislature. 「2021 Minnesota Statutes」 ELECTIONS. Chapter 204C. Section 204C.22 
DETERMININg VOTER’S INTENT.
https://www.revisor.mn.gov/statutes/cite/204C.22 (검색일 2022.7.25.)



제12장 개표 ∙   681

다. 재개표(recount)9)

 주별로 의무적 재개표 또는 선택적 재개표를 진행할 수 있음.

– 의무적 재개표: 후보자 득표수가 근소표차인 경우 선거공무원이나 주의 부담으로 진행됨.

– 선택적 재개표: 정당, 후보자나 선거권자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며, 비용을 부담함. 신청요

건은 주마다 다르며, 선택적 재개표를 요구한 자가 재개표 중단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중단

할 수 있고, 재개표 결과 선거 결과가 바뀌는 경우 해당 선거구 카운티에서 비용을 부담함. 

<표 12-1> 미국의 재개표 요건

의무적 재개표

요건 주명

득표수가 같을 때 알래스카,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버몬트

1% 이하 사우스캐롤라이나, 와이오밍

(예비선거) 1% 이하, 본선거) 0.5% 이하 노스다코타

유효투표총수 500표 초과) 1% 이하
유효투표총수 500표 이하) 2% 이하

네브래스카

0.5% 이하 앨라바마, 콜로라도,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20표 또는 0.5% 이하 코네티컷

2,000표 또는 0.5% 이하 워싱턴

1,000표 또는 0.5% 이하(둘 중 작은 수) 
(지방선거) 0.5% 이하

델라웨어

2,000표 이하 미시건

20표 또는 0.5% 이하
유효투표총수 100만 표 이상) 5,000표 이하

뉴욕

(연방, 주선거) 0.25% 이하
(법관 및 특정 지방선거) 0.5% 이하
(다른 모든 선거) 1% 이하

뉴멕시코

(주선거) 0.25% 이하
다른 모든 선거) 0.5% 이하

오하이오

0.2% 이하 오리건

0.1% 이하 애리조나

규정없음. 

아칸소, 캘리포니아,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
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메릴랜드, 메사
추세츠,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유타, 버지
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9) ELECTION INTEGRITY. ‘Recount & Audit Law.’
https://ceimn.org/searchable-databases/recount-database (검색일 2022.7.22.)
Wikipedia. ‘Election recount.’
https://en.wikipedia.org/wiki/Election_recount#cite_note-29 (검색일 20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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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재개표

요건 주명

가능

앨라바마, 알래스카, 아칸소, 콜로라도, 플로리다, 인디
애나, 켄터키, 미시건,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저지, 오
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웨
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20% 이하 뉴햄프셔

10% 이하 텍사스

5% 이하
선거권자는 투표절차만 가능

일리노이

2%
(주, 지방선거) 5%

버몬트

2% 이하 노스다코타

(의회선거) 1.5%
(주선거) 1% 또는 1,000표 이하

메인

1% 또는 50표 이하(둘 중 큰 수) 아이오와

1% 이하
0.5% 이하)주가 비용 부담

버지니아

(연방, 주선거) 0.5% 이하
지방선거) 1% 이하

미주리

1,000표 또는 0.5% 이하(둘 중 작은 수)
선거권자는 학교선거만 가능

델라웨어

(주선거) 0.5% 또는 10,000표 이하(둘 중 작은 수)
다른 모든 선거) 1% 이하

노스캐롤라이나

0.5% 이하 조지아, 캔자스, 메사추세츠

0.25% 이하 몬태나, 위스콘신(주가 비용 부담), 사우스다코타

(연방, 주, 법관선거) 0.25% 이하
(의회선거) 0.5% 이하
유효투표총수 400표 이하)10표

미네소타

0.25% 
유효투표총수 400표 이하) 1표

유타

0.1% 또는 5표 이하(둘 중 큰 수) 아이다호

1,000표 또는 0.1% 이하 캘리포니아

0.1% 이하 메릴랜드 

선거공무원이 신청 코네티컷

대법원을 통해 가능 하와이

부재자투표와 사전투표 총수 이하 루이지애나

지방선거만 가능 뉴욕

총유효투표총수에 따라 다름. 로드아일랜드

법원 명령으로만 가능 테네시

규정없음. 애리조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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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거 후 감사(Post-Election Audits)10)

 선거 후 감사는 선거 제대로 진행됐는지, 선거 결과가 제대로 집계됐는지 전자투표기와 개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 선거 후 감사는 각 주 법을 통해 어떤 조건에서 시행하는지, 어떤 종류를 사용하는지 규정

되어 있고, 오류가 발견된 경우 전체 재개표를 진행할 수 있지만 근소표차인 경우 진행되

는 재개표와는 다름.

– 선거 후 감사를 통해 전체 재개표가 실시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선거 후 감사는 전통적 방식과 위험제한 방식이 있음. 

– 전통적 방식(Traditional Post-Election Audits): 투표구나 전자투표기 몇 %로 정해 전

자투표기에서 출력된 종이투표 기록과 비교하는데 일반적으로 수개표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일부 주에서는 전자적으로 확인하기도 함).

– 위험제한 방식(Risk-Limiting Audits): 최근 활용되는 방법으로 감사 기술을 기반으로 통

계적인 방법을 활용해 표차가 큰 경우보다 적은 경우에 더 많은 감사를 실시함.

※ 두 방식 모두 채택하고 있는 주도 있음. 

<표 12-2> 미국의 선거 후 감사 채택 방식

방식 주명

전통적 방식

․ 알래스카, 아칸소, 애리조나, 코넷티컷, 델라웨어, 콜롬비아특별구, 플로리다, 조지
아,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네바다, 노스캐롤리아나, 오클
라호마,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 캘리포니아․오하이오․오리건․워싱턴(카운티별로 위험제한 방식 선택 가능)

위험제한 방식
콜로라도, 로드아일랜드, 버지니아, 조지아, 인디애나, 켄터키, 미시건, 네바다, 뉴저
지,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기타

앨래배마: 2022년 시범실시 예정
아이다호: 재개표 할 경우에만 실시
네브래스카: 규정은 없지만 주무장관 명령으로 시행 가능
노스다코타: 정확성 시범 절차에 따라 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전자투표기의 raw data와 집계 결과에 차이가 있을 때 실시
루이지애나․메인․뉴햄프셔․사우스다코타: 규정없음.

10) NCSL. ‘Post-Election Audits.’
https://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post-election-audits635926066.aspx (검색
일 20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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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가. 개표소(선거법 제65,67조)

 투표 마감 직후 투표소에서 개표 실시 

 개표에 참가한 선거인 중에서 읽고 쓸 줄 아는 일정한 자들을 개표사무원(scrutateur)으로 

지명

  개표사무원들을 4개 이상의 조로 나누어 개표하며 후보자는 개표참관인을 지명할 수 있음.

※ 후보자의 참관인은 투·개표 과정을 감시할 권리를 가지며 투표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모든 

다툼에 대하여 선거록에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개표절차(선거법 제65조)

 투표 마감 후 투표함을 열고 봉투의 수를 확인한 후 선거인명부 사본 상의 확인(투표사무원의 

서명 등)된 수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 개표록에 기재

※ 개표는 서명날인부의 서명자 수를 집계한 후 즉시 개시하며, 중단 없이 계속해 실시해야 함(선거법시행령 

제63조).

 투표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100매씩 묶어 봉투에 넣어 봉함.

 2명 이상의 후보자 측 개표참관인이 봉투에 서명

 1명의 개표참관인이 각 봉투에서 투표용지를 꺼내어, 접혀진 것을 펴서 다른 개표참관인에게 

넘김.

 투표용지를 인계받은 개표참관인은 큰 소리로 그 내용을 읽음.

 2명 이상의 개표사무원은 개표 결과를 기록

 투표기가 설치되어 있는 투표소의 경우 투표관리관은 서기가 즉시 기록할 수 있도록 투표 

결과를 큰소리로 읽음.

다. 개표의 총집계(선거법 제175조, 선거법시행령 107조)

 개표의 총집계는 모든 선거구에서 투표실시 다음날인 월요일에 도청소재지에서 실시

 개표의 총집계는 후보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투표조사(검사)위원회가 진행함.

 동일한 위원회는 복수의 선거구에 대한 개표 총집계를 할 수 있음.

 개표 진행

– 투표가 종료된 후 월요일 자정까지 완료 

– 개표록은 2부 작성하고 위원이 서명

– 개표록 1부는 헌법위원회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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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효투표(선거법 제66,174조, 선거법시행령 제66-2조)

 동일한 봉투에 복수의 투표지가 들어 있는 것(같은 후보자의 투표지는 1표로 계산)

 백지투표용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백히 판명할 수 없는 투표지

 봉투에 들어 있지 않은 투표지

 정규의 봉투가 아닌 봉투에 들어 있는 투표지

 착색된 종이에 기표된 투표지

 투표지 또는 봉투의 안쪽 또는 바깥쪽에 투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투표지 또는 봉투에 후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이 적힌 투표

 수 개의 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

4 독 일

가. 개표소

 오후 6시 투표 마감 직후 투표소에서 개표 실시(연방선거법시행령 제67조)

나. 개표절차

 각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의 유·무효, 후보자 또는 후보자명부별 득표수를 확인하

는 순서로 진행(연방선거법시행령 제67조)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은 해당 투표구의 각 후보자 및 주 후보자명부에 대한 투표수를 확인하

고 이의가 없는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게마인데 행정청에 보고(연방선거법시행령 제71조)

– 게마인데 행정청은 관내 모든 투표구의 투표 결과를 취합해 선거구선거위원장에게 전화 

또는 다른 전자적인 형태로 가장 빠른 방식으로 보고한 뒤 정식보고서를 보냄.

 우편투표구 선거위원회는 우편투표에 대해 각 선거구후보자 및 주명부에 대한 득표수를 확인

해 그 결과를 즉시 선거구 선거위원장에게 보고(연방선거법시행령 제75조)

 선거구 선거위원장은 선거구의 잠정적인 선거 결과를 집계해 우편투표 결과를 포함시켜 주선

거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주선거위원장은 연방선거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집계를 마치면 

연방선거위원장이 선거 결과를 직접 공표함(연방선거법시행령 제76~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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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거결과 확정

1) 지역구의원(연방선거법 제41조, 연방선거법시행령 제79조) 

 각 게마인데 행정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즉시 이를 집계하여 해당 선거

구에서 각각 선거구후보자 및 주명부에 대한 투표수를 확정하고,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을 

확정해 결과를 공표

 해당 선거구에서의 주명부에 대한 확정투표수의 결과는 즉시 선거구선거위원장에게 보고

 선거구선거위원장은 해당 선거구에서 당선된 선거구후보자에게 당선을 통지하고 당선 수락 

여부를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표시 하도록 요구함.

2) (비례대표의원)(연방선거법 제42조, 연방선거법시행령 제79조) 

 각 선거구선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주선거위원회는 즉시 이를 집계하고 해당 주의 

각 주명부에 대한 투표수를 확정하고 집계 결과를 즉시 연방선거위원회에 보고

 연방선거위원회는 각각의 주명부에 대한 배분 의석수 및 당선자를 확정

 주선거위원장은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당선 수락 여부를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표시 하

도록 요구함.

라. 무효투표(연방선거법 제39조) 

 일반투표: 관제 투표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되지 않은 표, 투표용 봉투가 투표의 비 을 위태롭

게 하거나 이물질이 동봉된 경우, 투표용지가 관제가 아니거나 다른 투표구에서만 유효한 

표, 아무런 표시가 없는 표, 투표인의 의사를 확실히 식별할 수 없는 표, 관계없는 내용이나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표는 무효로 함.

 우편투표: 시간 내 도착되지 아니한 투표봉투, 선거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무효로 

하며, 우편투표 후 선거 당일 또는 그 전에 사망해 선거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

지 않음.

 투표구위원회는 투표의 효력 및 투표과정이나 투표결과의 확인 시 모든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재심사권이 있음(연방선거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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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본

가. 개표장소 및 개표일시

 개표장소(공직선거법 제63조)

– 각 개표구에 각각 개표소를 설치함.

– 개표장소는 시청, 정촌사무소 또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함.

–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가 수개의 시정촌의 구역을 합하여 하나의 개표구로 설치한 경우 

개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의 지정·고시는 관계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

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가 함(공직선거법시행령 제70조의3).

– 개표구(공직선거법 제18조) 

∙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개표구는 원칙적으로 시정촌의 구역으로 하고, 하

나의 시정촌이 2개 이상의 중의원의원선거구로 나눠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거구에 개

표구를 설치함. 

∙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시정촌에 수 개의 개표구를 설치하거나 수 개의 정·촌을 하나의 개표구로 

설치할 수 있음(이 경우 개표구 설치 즉시 고시해야 함).

 개표일시(공직선거법 제65조)

– 개표는 모든 투표함을 받은 날(즉일 개표) 또는 그 다음 날(익일 개표) 함.

– 개표일시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고 미리 고시해야 함. 

– 연기개표로 개표일을 다시 정한 경우에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관리자 및 선거장

에게,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는 수개의 시정촌을 구역으로 하는 개표구의 개표관리자

와 선거장 및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그 뜻을 통지해야 함(공직선거법시행령 제78

조).

나. 개표절차(공직선거법시행령 제71~77조)

 개표관리자는 각 투표구의 투표관리자가 송부한 투표함, 투표함의 열쇠, 투표록, 부재자투표

의 조서, 선거인명부 등을 접수해 이상 여부를 확인·점검한 후 개표를 개시할 때까지 보관함.

 개표관리자는 사전에 고시된 개표 개시 시각에 개표입회인 3명 이상 입회 하에 각 투표관리자

로부터 송부받은 투표함을 확인한 후 개표개시를 선언하고 투표함을 개함함.

 개표관리자는 투표 집계 전에 가투표 및 대리투표의 가투표와 불수리 또는 거부 결정을 받은 

부재자투표를 조사하고 개표입회인의 의견을 들어 그 투표의 수리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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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하기로 결정된 가투표 등은 개표소 폐쇄 후 개표관리자가 별도의 봉투에 넣어 개표입회인

과 함께 봉인함.

 투표 집계는 각 투표의 효력을 결정하고 각 후보자별로 계산하는데 각 투표소의 투표를 개표

구 전체로 혼합해 개표하며, 투표 집계는 개표사무에 종사하는 자 2명이 동일 후보자의 득표

수를 계산해야 함.

 개표관리자는 투표 집계 종료 후 다음 사무를 함.

– 각 후보자의 득표수 낭독, 개표록 작성

– 투표 집계 결과를 선거관리장에게 즉시 보고하며 이와 함께 개표록 사본을 봉투에 넣어 

개표입회인과 함께 봉인한 후 투표록, 개표록 등 서류와 함께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개표관리자(공직선거법 제61조,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66조)

– 각 선거마다 개표관리자를 두며, 해당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시정촌선거관리위

원회가 선임함.

– 중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와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

하는 경우에는 소선거구선출의원의 개표관리자를 비례대표선출의원의 개표관리자로 할 

수 있음(참의원의원선거도 동일).

 개표입회인(공직선거법 제62조,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69조)

– 후보자·정당은 해당 선거의 각 개표소마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개표입회인 1명을 정해 선거기일 전 3일까지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동일인을 해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다른 선거의 개표입회인으로 신고할 수 없음.

– 각 개표소마다 개표입회인은 총 10명을 초과할 수 없음(10명 초과시 추첨).

※ 동일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속하는 공직후보자의 추천에 관련되는 자는 하나의 개표구에 3명 이상을 

개표입회인으로 신고할 수 없음(3명 이상일 경우 2명만 추첨으로 지정).

다. 투표의 효력(공직선거법 제68조)

1) 무효투표

(가)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가 아닌 자 또는 후보자로 될 수 없는 자의 이름을 적은 경우

 하나의 투표용지에 2명 이상 후보자의 이름을 적은 경우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자 이름을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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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이름 이외의 다른 사항을 적은 경우. 다만, 직업·신분·주소 또는 존칭을 적은 것은 

유효임.

 후보자의 이름을 쓰지 않은 경우

 어느 후보자를 적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나)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중의원명부제출정당 등 이외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약칭을 적은 경우

 명부제출정당 등의 명부등재자 모두가 사망하거나 후보자로 될 수 없는 직 등에 있는데 해당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약칭을 적은 경우

 하나의 투표용지에 2 이상의 명부제출정당 등의 명칭·약칭을 적은 경우

 명부제출정당 등의 명칭·약칭 외에 다른 사항을 적은 경우. 다만, 본부의 소재지·대표자의 이름 

또는 존칭을 적은 것은 유효임.

 명부제출정당 등의 명칭·약칭을 스스로 적지 않은 경우

 어느 중의원명부제출정당 등을 적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다)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참의원명부등재자가 아닌 후보자의 이름, 참의원명칭신고정당 등 이외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

의 명칭 또는 약칭을 적은 경우

 참의원명부를 중복하여 신고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약칭을 적은 경우

 하나의 투표지에 참의원명칭신고정당 등의 명칭 또는 약칭을 2 이상 적은 경우 

 후보자인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이름 또는 참의원명칭신고정당 등의 명칭 또는 약칭 이외에 

다른 사항을 적은 경우. 다만, 후보자인 참의원명부 등재자의 이름을 적은 투표는 해당 참의

원명부등재자에  관련된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의 명칭·약칭 또는 직업·신분·주소 또는 존칭

을,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이름 기재가 없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의 명칭 또는 약칭을 적은 

것은 유효임.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이름 또는 참의원명칭신고정당 등의 명칭 또는 약칭을 스스로 적지 않은 

경우

 참의원명부등재자 중 누구에게 또는 어느 참의원명칭신고정당 등을 적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피선거권이 없는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이름을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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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가 아닌 투표(공직선거법 제68조의2)

 동일 이름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이름만을 적은 투표(제68조제1항제8호 예외)

 명칭 또는 약칭이 동일한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이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 명칭 또는 약칭만

을 적은 투표(제68조제2항제8호 예외)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이름 또는 참의원명부제출정당 등의 명칭 또는 약칭만을 기재한 투표(제

68조제3항제10호 예외)

6 스페인

가. 개표소(선거법 제95조제1~3항)

 투표 마감 후 투표소에서 개표 실시

– 개표는 공개적으로 하며, 동시선거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되지 않음. 

– 투표관리관은 어떠한 형태로든 개표 절차를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자에게 즉시 퇴거를 

명해야 함. 

 동시선거의 경우 유럽의회, 하원의회, 상원의회, 자치시의회, 자치주의회, 카나리아 군도 자치

의회의원 순으로 개표 진행

나. 개표절차(선거법 제95,97조)

 개표의 진행(선거법 제95조제4,5항)

– 투표관리관은 해당 투표함에서 하나씩 봉투를 꺼내면서 기표된 후보자의 공식 명칭 또는 

이름을 외치고 투표관리위원, 참관인 등에게 해당 투표지를 제시함.

– 만약 업무 수행중인 공증인, 명부상의 대리인 또는 특정 후보자 투표참관인이 투표관리관

이 읽은 투표지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표관

리관은 검토 요구를 들어주어야 함. 

 투표의 효력에 관한 결정(선거법 제97조)

– 개표가 끝나면 봉투의 총수와 선거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명시된 투표자 총수를 비교해

야 함. 

– 투표관리관은 개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질문한 뒤 이의제기 없음 또는 투표관리위원회

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이후 결과를 발표함.

– 선거인명부 또는 선거인확인서의 등록 선거권자의 총수, 투표자 수, 무효투표지 수, 백지

투표수 및 후보자별 득표수를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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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는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폐기되어야 하되 무효표, 이의제기 

대상이 된 투표지는 투표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서명한 후 회의록과 함께 보관함.

 개표록의 작성 및 교부(선거법 제98,99조)

– 투표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표록을 투표소 외부 또는 입구에 게시해야 함.

– 개표록 사본 1부를 해당 후보자의 대리인, 참관인, 또는 후보자에게 교부해야 함(후보자별

로 1부 이상은 교부하지 않음). 

– 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 선거결과에 대한 임시정보를 제공할 목적에 한해 개표록의 사본 

1부를 중앙정부에 파견한 자에게 교부 함.

–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 투표관리관, 관리위원 및 참관인들이 회의록에 서명을 함.

– 회의록에 선거인명부 또는 선거인등록서 상의 선거권자 수, 투표자 수, 투표관리위원회의 

명단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투표에 참가한 참관인의 수, 무효투표지 수, 백지투표

지 수, 후보자별 득표수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함.

– 명부상의 대리인, 후보자 관계인, 참관인 및 선거인이 투표 및 개표에 대해 제기한 이의사

항을 요약해 기록함.

– 위의 이의에 대해 투표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명시하되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포함시

켜야 함. 

– 모든 명부상 대리인, 후보자 관계인, 참관인은 회의록 사본 1부를 무료로 즉시 교부받을 

권리를 가지며 투표관리위원회는 거부할 수 없음.

 선거서류의 보관 및 전달(선거법 제101,102조)

– 투표관리위원회는 선거서류 일체를 3개의 봉투에 나누어 준비 

– 첫 번째 봉투에는 다음의 서류들로 이루어진 선거기록철을 투입 

① 투표소관리위원회 설치회의록 원본 

② 회의록 원본 

③ 이 회의록에서 언급하는 서류 중 일련번호가 명시된 투표자명부 및 그 효력이 거부되

거나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었던 투표지 

④ 사용된 선거인명부 

⑤ 제출된 선거인등재확인서 

– 두 번째 및 세 번째 봉투에는 투표소관리위원회의 설치회의록과 기타 회의록의 해당 사본

이 포함됨.

※ 모든 봉투가 봉합된 후 투표소관리관, 관리위원 및 참관인은 봉투에 서명하되 해당일자에 개봉을 

할 부분 위에 대각선 방향으로 해야 함.

– 모든 서류가 준비 완료 되었을 때 투표소관리관과 관리위원 또는 참관인(원하는 자에 한함)

까지 함께 투표관리위원회가 속해 있는 재판관할지역의 제1심법원 또는 치안법원으로 



692  ∙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즉시 이동하여 첫 번째 및 두 번째 봉투를 전달하는데, 경찰이 호송하며 필요시 교통편의

를 제공함.

– 투표관리관 및 해당 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신원을 사전 확인한 뒤 판사는 서류를 접수하

고 접수 일시가 기록된 접수증을 교부함.

– 가장 마지막 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10시간 이내에 판사는 개표를 행할 선거위원회로 

직접 이동하여 첫 번째 봉투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수령증을 받아야 함.

– 두 번째 봉투는 해당 1심법원 또는 치안법원에 보관되어야 하되 통합개표의 경우에는 선

거위원회에 의해 요청될 수 있고, 선거쟁송의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의해 요청될 수 있음.

– 도선거위원회는 판사의 이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세 번째 봉투는 우체국 직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이 직원은 투표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

해 수령함. 적어도 투표관리위원 1명이 이 서류 전달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해야 함. 

– 선거 다음 날 우체국은 모든 봉투를 모아 개표를 진행해야 하는 선거위원회로 송달함.

다. 통합개표

 시기 및 대상(선거법 제103,104조)

– 통합개표는 선거일 3일 후에 해당 선거위원회에서 진행함.

※ 상·하원의회선거의 통합개표 관련 모든 업무는 도선거위원회가 담당(선거법 제173조)

– 각 선거위원회는 출마한 후보자의 대리인 및 참관인과 선거위원회의 서기관통합개표 장소

에 모임.

– 회의는 개표일로 지정된 날 10시에 시작하되, 만약 과반수의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오까지 연기됨. 

※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때에도 회의를 개최할 수 없으면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다음날 새로운 회의를 

소집하되, 참석한 자와 일반인은 물론 중앙선거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함. 이 소집령에 지정된 

시간에는 참석자의 숫자에 관계 없이 회의는 개최됨. 

– 다음 항목에 따른 투표를 개표함.

① 재외선거인 투표(선거법 제75조)

② 이의제기 대상 투표(선거법 제83조)

③ 선거법 제100조제2항에 명시된 봉투들(투표관리위원회가 준비한 선거서류가 첨부된 3개

의 봉투)

 통합개표의 절차(선거법 제105~107조)

– 서기관이 해당 회의 관련 법조문을 낭독함으로써 회의가 개시됨. 이어서 선거위원회 직

원들은 선거위원회의 감독 하에 선거법 제100조제2항에 명시된 봉투들을 연속적으로 

개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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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특정 투표관리위원회의 해당 봉투가 없거나 그 내용물이 불충분할 경우 선거법 제

102조에서 언급하는 세 번째 봉투로 이를 보완함. 그것이 없을 경우 선거법 제101조제4

항에 명시된 사항을 침해하지 않고, 특정 후보자의 대리인이 적법하게 제출한 회의록 사

본을 이용함. 만약 서로 상이한 사본이 제출되었을 경우 어느 것도 택하지 않음.

– 특정 투표관리위원회에서 이중회의록을 작성하였거나 특정 회의록에 명시된 투표자의 수

가 투표관리위원회의 선거인등록명부나 선거인등록확인서 상의 선거권자 수를 초과할 시, 

선거위원회는 참관인들의 투표는 개표하고 그 외의 투표는 개표하지 않음(단 형식적, 사실

적 또는 수학적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함).

–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선거위원회는 어떠한 회의록이나 투표도 무효화할 수 없음. 선거위

원회의 권한은 선거법 제105조제4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투표관리위원회

의 회의록 또는 회의록 사본으로 용인된 투표의 개표 결과와 합계를 논의 없이 확인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단지 단순한 형식적, 사실적 및 수학적 오류만 시정할 수 있음. 

– 선거위원회 서기관은 각 투표관리위원회별 투표에 대한 요약보고를 해야 함.

– 만약 개표할 수가 너무 많을 경우 선거위원회는 상기 조항들에 명시된 업무 수행을 위해 

두 개의 분과로 나눌 수 있음. 이 경우 선거위원회 위원 중 1명이 한 분과의 서기관 역할

을 담당함.

– 통합개표 행위는 중단될 수 없음. 그러나 업무가 시작한 지 12시간 뒤 선거위원회는 다음 

날까지 개표를 중단할 수 있음. 그러나 한 선거구에 해당하는 투표의 개표는 완료하야 하

며, 개표는 늦어도 선거일 6일 후까지 완료되어야 함.

 이의제기(선거법 제108조제1~3항)

– 후보자 대리인 등은 개표종료 후 1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표관리

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선거위원회의 개표회의록에 명시된 사건에 대해서만 언급할 수 있

음.

– 선거위원회는 이러한 이의제기에 대해 1일 내에 서면으로 결정하며 이 결과를 즉시 후보

자의 대리인 등에게 통보함. 

– 이 결정에 대해 후보자의 총대리인 등은 동일한 선거위원회에 1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음.

– 중앙선거위원회는 2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진술을 사전 청취한 뒤 그 다음날까지 결정함. 

이 결정에 대한 사본을 관할 선거위원회에 송부해 공표 하도록 함.  

 선거서류의 보관 등(선거법 제108조제5~7항)

– 공표회의록은 3부 작성되어 선거위원회위원장 및 서기관이 서명하며 선거구 별 선거권자 

수·투표자 수·각 후보자별 득표수·백지투표수·유효투표수·무효투표수·의석배분수 및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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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명부 등을 명시해야 하며 선거위원회에 제기된 이의사항도 명시하고, 결정문 및 중앙

선거위원회에 신청한 불복 및 해당 결정문도 명시해야 함. 

– 선거위원회는 회의록 3부 중 1부를 보관하는데, 1부는 당선인이 속할 의회로 보내고, 1

부는 중앙선거위원회에 보내서 40일 이내에 관보에 선거구별 총 결과를 게재함. 

– 선거위원회는 총 개표회의록의 확인 사본을 요청하는 후보자 대리인에게 교부하고, 당선

인에게 당선확인증을 교부함. 

라. 무효투표(선거법 제96조)

 공식모형과 다른 봉투와 투표용지에 투표한 경우

 봉투 없는 투표지 및 2 이상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지가 포함되어 있는 투표

 모든 선거 절차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수정, 추가하거나 줄을 그어 삭제한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 것 또는 후보자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어떤 문구 또는 표현을 삽입하였거나 기타 자발적 

또는 고의적으로 변경을 가한 경우

 상원 선거의 경우 군 선거구에서 4명 이상의 이름을 명시한 투표지

 그란 카나리아, 마요르카, 테네리페의 도서 선거구, 세우타와 멜리야 선거구에서 3명 이상의 

이름을 명시한 투표지

 나머지 도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이름을 명시한 투표지는 모두 무효로 함. 

※ 투표지가 들어있지 않은 봉투나, 상원선거의 경우 기표란에 표기 되지 않은 투표지는 유효한 백지투표로 

간주

※ 동일한 후보자에 대해 2표 이상의 투표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1표로 계산함. 

7 스웨덴

가. 투표소 예비개표 

 투표 마감 후 즉시 투표사무원은 투표함에서 투표 봉투를 꺼내 개표를 시작함(선거법 제11절 

제1조).

– 개표과정은 공개되어야 하며, 결과는 잠정적임.

 다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경우 의회의원선거의 개표가 먼저 이루어짐. 

 예비개표가 완료되면 투표사무원은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다음의 서류 등을 송부함(선거법 제

11절 제2조).

– 선거인명부

– 예비개표 집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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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에서 접수한 대리투표용 겉봉투(선거법 제8절 제10조, 제9절 제17조)

– 유·무효판단이 필요한 투표지와 투표소에서 접수한 우편투표 봉투(선거법 제9절 제12,13조)

 선거위원회는 예비개표 집계기록과 유·무효판단이 필요한 투표지를 지방선거청에 송부하고, 

선거인명부와 대리투표용 겉봉투·투표소에서 접수한 우편투표 봉투를 보관함.

나. 선거위원회의 개표

 선거위원회는 선거일 이후 수요일에 투표소에서 계산되지 않은 투표를 집계하기 위해 개표를 

실시함(선거법 제12절 제1조).

– 개표과정은 공개되어야 하며, 결과는 잠정적임.

 개표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선거위원회 집계기록 관련 서류 등을 지방선거청에 송부함(선거법 

제12절 제7조).

다. 지방선거청의 최종 개표

 최종 개표는 지방선거청에서 실시되며 개표과정은 공개되며,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함(선거법 

제13절 제1조).

– 다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경우 의회의원선거부터 개표

 투표지의 유·무효(선거법 제13절 제6,7조), 후보자 투표가 무효로 되는 경우(선거법 제13절 제8

조) 등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함(선거법 제13절 제2조).

 선거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서류 등이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지방선거청은 서류를 보

완할 것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에 결함이 있는 그 이유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해야 

함(선거법 제13절 제3조).

 지방선거청은 개표시간과 장소, 개표순서에 관한 공고문을 기초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

하고, 늦어도 개표 개시 전일까지 광역자치구의 지역신문에 게재해야 함(선거법 제13절 

제4조).

 지방선거청은 개표록을 작성해야 함(선거법 제13절 제5조).

 개표가 종료되면 지방선거청은 선거 결과를 중앙선거청에 통보함(선거법 제13절 제9조).

 투표지는 별도의 포장에 넣어 선거기간 중에 보관하며, 투표지가 들어 있는 포장은 다음의 

경우에만 개봉할 수 있음(선거법 제13절 제10조).

– 개표의 재개 또는 재개표

– 선거청에서 선거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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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효투표

 선거인이 보낸 투표지가 안전하게 봉함되지 않았다면 무효로 선언됨(선거법 제13절 제6조).

 다음의 경우 무효투표로 함(선거법 제13절 제7조).

– 정당의 명칭이 없거나 한 개 이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

– 선거참여를 신청하지 않은 정당의 명칭이 있는 경우

– 명백히 고의로 표시한 자국이 있는 투표지

– 투표 봉투에 하나 이상의 투표지가 들어있는 경우 다만, 모든 투표지에 같은 정당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나 후보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 후보자에 대한 투표

는 무효로 함. 

마. 후보자 투표가 무효로 되는 경우(선거법 제13절 제8조)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거나 누구에게 투표한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정당 명칭을 등록한 정당투표용지에 추가로 후보자 이름을 적은 경우

 정당 명칭을 등록하고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의 투표용지에 등록하지 않은 후보자의 이름을 

적은 경우

 입후보 승낙을 하지 않은 후보자에게 투표한 경우 

 투표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적었으나 후보자 투표란에 아무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특정인에게 한 표 이상 투표했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 투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간주될 경우

 후보자들의 순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8 스위스

가. 투표소

 코뮌의 투표소는 투표결과 기록을 작성해 투표지와 함께 주 선거사무소에 전달함(정치적 권리

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제9조). 

 주 선거사무소는 즉시 선거구의 투표 결과와 의석배분을 조사 함(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제10조).

 코뮌의 투표결과가 정확하지 않으면 주의 선거사무소가 재개표를 하거나 코뮌에 재개표를 

지시(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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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표결과 정리(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9조)

 투표가 종료되면 각 주는 투표소에서 온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함.

–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

– 유효와 무효투표지 수, 백지투표지 수

– 각 명부의 개인 후보자들이 받은 투표의 수(후보자 투표)

– 각 명부에 대한 추가 투표의 수(법 제37조)

– 개인 명부에 대한 후보자 투표와 추가투표의 합계(정당 투표)

– 통합명부의 경우 그 명부상의 집단을 지지한 투표의 총수

– 백지투표의 수

다. 선거결과의 공표(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2조)

 선거결과가 확정되면 주 정부는 즉시 서면으로 연방의회에 당선자의 이름을 알림.

 주는 각 후보자와 후보자명부의 득표 결과를 늦어도 선거일로부터 8일 이내에 주 관보에 공표

하고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함.

 주는 이의제기 기간 만료 후 즉시 연방내각국에 선거 결과를 보고함. 투표지는 이의제기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연방내각국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야 함.

라. 무효투표

1)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8조)

 해당 선거구에서 출마한 후보자의 이름이 없는 경우

 투표지가 공식적인 것이 아닌 경우

 투표지가 수기(手記)로 작성 또는 변경되지 않은 경우

 투표지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거나 명백하게 선거와 관련 없는 표시가 있는 

경우  

 사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6조) 

– 후보자명부를 최종적으로 수정(법 제29조제4항)한 이후 사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그 

후보자 개인 투표로만 계산함(정당 투표로는 계산되지 않음).

2) 지역구선거의 경우(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9조)

 투표지에 두 사람 이상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투표지가 공식적인 것이 아닌 경우

 투표지가 수기(手記)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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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거나 명백하게 선거와 관련 없는 표시가 있는 

경우

9 캐나다

가. 투표소

 투표 마감 직후 투표소에 배정된 투표사무원이 또 다른 투표사무원, 후보자나 대리인(모두 

불참한 때에는 2명 이상의 선거인)의 입회 하에 개표 시작(선거법 제283조)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소 투표가 마감된 후 사전투표에 관한 공고문에 명시된 장소에서 적어

도 2명 이상의 투표사무원과 선거관리청장이 지시에 따라 특정된 선거공무원이 함께 참석하

여 개표함(선거법 제289조). 

– 사전투표의 개표도 후보자나 그 대리인(모두 불참한 때에는 2명 이상의 선거인)의 입회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 전에 사전투표를 개표할 수 없음.

나. 개표절차(선거법 제283조제3항)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수와 선거법 제161조제4항에 따라 선거일 당일 

선거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투표한 선거인 수를 기재하고 목록과 봉투에 서명

 훼손된 투표용지나 미사용 투표용지를 계산해 각각 봉투에 넣고 겉면에 각 매수를 기재하고, 

투표한 선거인의 수와 훼손 또는 미사용 투표용지의 수를 선거관리관이 배부한 투표용지 수

와 대조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개표상 위에 꺼냄. 

 각 투표지 수를 확인해 출석한 개표참관인들에게 투표지를 확인시키고 투표사무원은 개표록

의 후보자별 득표수를 후보자 이름 옆에 기록

 선거관리청장은 투표 마감 후 지체 없이 각 선거구의 선거관리관에게 개표한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별 유효득표수와 전체 무효표를 기재한 개표 결과를 통보해야 함(선거법 제280조). 

 선거관리관은 투표함이 모두 접수된 후 선거사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록 원본과 선거법 

제280조에 따라 통보된 개표 결과를 확인해야 함. 다만 선거 결과 확인을 위해 정해진 날짜

에 접수되어야 할 투표함과 관계 서류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거 결과 확인

을 연기해야 함(선거법 293조).  

 선거 결과가 확실하게 나온 직후 선거관리관은 각 후보자의 득표수가 적힌 증명서의 원본을 

선거관리청장에게 보내고, 사본은 각 후보자와 대리인에게 보내야 함(선거법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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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별투표의 개표

 특별투표의 개표는 특별투표관리장의 감독 하에 특별투표사무원들이 실시하며, 특별투표사무

원은 서로 다른 등록정당을 대표하는 2명을 1조로 함(선거법 제263, 264조).

 개표는 선거관리청장이 지정한 날에 하되, 지정된 날짜가 없으면 선거일 5일 전 수요일에 

실시함(선거법 제266조).

 개표가 끝나면 특별투표관리장은 지체 없이 투표결과를 선거관리청장에게 보냄(선거법 제271조).

– 모든 선거구에서 각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

– 각 선거구의 총 투표수

– 각 선거구에서 무효처리된 투표지 수

 선거관리청장은 투표 마감 후 지체 없이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관에게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를 포함한 개표 결과를 알려야 함(선거법 제280조). 

– 선거관리관은 선거관리청장에게 받은 결과와 특별투표의 개표 결과를 합산해 그 개표 결

과를 특별투표규정에 의한 투표 결과로 공표함.

라. 법원에 의한 재개표(Judicial Recount)

1) 선거관리관의 재개표 신청(선거법 제300조)

 투표 결과 당선자와 후보자의 득표 차이가 총유효투표총수의 1,000분의 1 미만인 경우 선거

관리관은 선거 결과 확인 후 4일 이내에 재개표를 요청해야 함.

 선거관리관은 각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공식 대리인에게 재개표에 대한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

해야 함.

 판사는 재개표 요청을 접수한 후 4일 이내로 재개표 날짜를 정해야 함. 

2) 선거인의 재개표 신청(선거법 제301조)

 선거인은 선거관리관이 선거 결과 증명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판사에게 재개표를 

신청할 수 있음.

 선거관리관은 각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공식 대리인에게 재개표 요청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

야 함.

 판사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신뢰할 만한 증인 진술이 있는 경우 재개표 날짜를 정해야 함.

– 투표사무원이 투표지를 부정확하게 개표했거나 무효 처리하였거나 또는 특정 후보자의 

득표수를 부정확하게 기재했다는 내용

– 선거관리관이 부정확하게 투표수를 합산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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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는 최다 득표한 후보자의 비용을 위한 보증금 250달러를 법원 직원 또는 수석서기에게 

예치해야 함.

3) 재개표 절차(선거법 제304조)

 판사는 투표록에 보고된 투표수를 합치거나 유효한 투표지 또는 투표사무원이나 선거관리청

장에 의해 반송된 모든 투표지를 다시 집계해 재개표를 실시

 판사는 모든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가 필요한 경우 투표지․미사용 투표용지․반송된 투표용지․무
효투표지가 들어 있는 봉인된 봉투를 개봉할 수 있으며, 다른 서류들은 개봉할 수 없음.

 재개표를 마칠 때 판사는 모든 투표지를 각각의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지체 없이 규정된 서식

에 따라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증명서의 원본은 선거관리관

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각 후보자에게 교부해야 함(선거법 제308조).

 재개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투표 결과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판사는 

재개표를 신청한 자가 최다득표자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판사가 재직하는 법원의 

재판비용표에 가장 가까운 비용을 부과해야 함(선거법 제309조).

※ 재개표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은 8일 이내 해당 주 최고법원 또는 항소법원 판사에게 불복을 신청할 

수 있음(선거법 제311,312조).

마. 투표의 효력(선거법 제284조)

1) 무효투표

 투표사무원이 제공하지 않은 투표용지인 경우

 후보자 이름 우측 원형 기표란에 기표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가 아닌 자에게 투표한 경우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선거인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문자나 기호를 기재한 경우

2) 무효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투표사무원이 투표지에 글씨, 숫자 또는 표시를 기입한 경우

 투표사무원이 부본(counterfoil)을 제거하지 않은 투표지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뒷면에 선거권자의 투표지역 번호를 기재한 투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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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 주

가. 개표소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를 폐쇄하고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이 입회하는 

가운데 가능한 빠르게 개표를 실시(연방선거법 제265조).

 후보자는 개표소 개표 또는 집계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보다 많은 수의 참관인을 지명할 수 

없으며(연방선거법 제264조), 개표참관인은 개표 지연의 목적이 아니라면 개표되고 있는 투표

지를 검사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265조).

 거리가 먼 투표소에서 이송되는 투표지와 선언투표에 사용된 투표지를 선거구 선거관리관

이 완전히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그 투표지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상원의원선거는 호주선거공무원이, 하원의원선거는 선거구 선거관리관이 선거위원

과 협의해 완전하게 투표지를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진행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275조).

나. 개표절차

1) 투표소 개표(연방선거법 제273,274조)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사무원이 다음의 순서에 따라 개표 진행 

– 하원의원선거 각 후보자의 1순위 선호로 기입된 투표지를 집계

– 하원의원선거 2순위 선호로 기입된 투표지를 집계

– 상원의원선거 각 후보자의 1순위 선호가 기입된 투표지를 집계

– 선거일에 받은 선언투표봉투를 구분해 집계

 부선거관리관은 투표사무원, 개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봉인된 투표함을 개표참관인에게 보여주

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함 상황을 기록함.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지를 꺼내어 1순위 선호 수를 집계한 후 투표지 수와 1순위 집계결과

를 정리한 집계표를 선거구 선거관리관에게 즉시 전달함.

 개표 후 투표지는 상자에 넣어 봉함·봉인하고 상황표를 기재하여 선거관리관에게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참관인의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음.

 선거구 선거관리관은 수령한 투표지 상자를 개봉한 뒤 투표지, 1선호 투표지 수 등을 재확인 

뒤 이를 기록해 호주선거공무원에게 전달

 호주선거공무원은 수령한 모든 투표지를 검수하고, 무효투표지는 제외시키며 수령한 투표지

의 지지도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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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가 종료되면 호주선거공무원은 수령한 모든 투표지를 묶어서 봉인하고 그 내용을 봉인 

겉면에 기록해야 함.

 무효투표지는 개표 과정에서 호주선거공무원이 별도로 분류함.

2) 부재자투표 및 우편투표 등의 개표(연방선거법 제266조)

 각 투표소에 도착한 부재자투표와 사전투표, 우편투표, 임시투표의 투표지는 선언투표11) 봉

투에 동봉된 채로 투표자가 등록되어 있는 선거구 선거관리관에게 송부되어 개표·집계됨.

 선거일 전에는 선언투표 봉투를 개봉할 수 없으며 개봉하여 투표용지를 집계하기 전에 반드시 

투표자의 정보와 선언투표봉투의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선거관리관은 투표 종료 후 13일 전까지 수령한 모든 우편투표와 투표가 마감되기 전 접수한 

모든 선언투표에 대해 임시개표를 수행해야 하며, 잠정개표를 시작하는 날짜, 시간, 장소를 

개시 전날 오후 4시 이전에 고지해야 함.

3) 상원의원선거의 전자개표(연방선거법 제273A조)

 특정 주와 준주에서 상원의원선거의 개표는 규정된 요건에 따라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음.

 호주선거공무원은 상원의원선거 개표 규정 절차(제273조제3항제d호)에 따라 수령한 모든 투표

지를 확인해야 하고, 무효투표지를 분류해야 함.  

 이후 선거공무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방선거법 제273조(상원의원선거 개표)에 규정된 원칙

에 따라 당선 후보자와 당선 순위를 확인해야 함.

 상원의원선거 개표는 개표에 관한 규정(제273조)과 상원선거 전자개표(제273A조)에서 규정된 

요건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수개표와 전자개표를 부분적으로 병행할 수 

있음.

다. 재개표(연방선거법 제278,279,279A,279B조)

 선거 결과 공표 전 후보자의 서면요구 또는 호주선거공무원 자체 판단에 따라 재개표를 실시

할 수 있음.

 재개표를 하기 전 선거구 선거관리관은 각 후보자에게 날짜, 시간, 장소를 통지해야 함.

 투표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개봉해야 하며, 재개표 후 선거구 선거관리관은 투표지를 원상태로 

포장, 봉인하여 새로운 상자에 넣고 포장하고 봉인해야 함.

 선거구 선거관리관은 봉인된 새로운 투표지 보관상자 겉면에 재개표 사실과 그 일자를 기록하

고 날인하고자 하는 출석인과 함께 날인해야 함.

11) 연방선거법 제3조(정의)에 따라 선언투표(declaration vote)는 우편투표, 사전선언투표, 부재자투표, 임시투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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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표사무원은 참관인의 요구가 있거나 호주선거공무원의 무효투표지 효력 결정을 위해 투

표지를 보관할 수 있으며, 호주선거공무원은 이 투표지의 인정 여부 및 유·무효 여부를 결정

해야 함(연방선거법 제281조).

 선거의 유효성 논란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보전된 투표지를 검토할 수 있지만, 모든 

투표지 또는 일부 투표지를 다시 집계하도록 명령할 수 없음.

라. 개표결과 공표(연방선거법 제283,284조)

 선거 결과가 최종 확인되면 호주선거공무원은 신속하게 지명된 장소 또는 선거공무원이 결정

한 다른 장소에서 선거의 결과 및 당선자의 이름을 공표

 투표소투표, 부재자투표 및 우편투표 등을 계산해 선거구 선거관리사무소에서 호주선거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과 호주선거위원회 개표상황실(AEC Tally Room)12)을 통해 당선자 등을 공표

마. 무효투표(연방선거법 제267,268조)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이 투표지가 무효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개표사무원은 투표지의 유·무

효 여부를 판단해 투표지에 ‘유효’ 또는 ‘무효’를 표시해야 함.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개표과정 중 개표사무원이 무효투표지를 발견한 경우 투표지를 별도로 

분류하여 무효처리 할 수 있음.

 무효투표지 판단 기준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투표지가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약식서명 또는 공식적 표시에 의해 인증되지 않

은 경우

– 전혀 기표가 되어있지 않거나 지지하는 후보자의 순위가 규정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선

호 후보자의 순위를 알 수 없는 경우

※ 상원의원선거 1순위 지지자와 남은 11명의 후보의 지지 순위, 하원의원 선거 출마 후보 수만큼의 

지지 순위를 표기해야 함. 다만 하원의원선거의 경우 모든 후보자 선호 순위를 표시하고 한 명에 

대해서만 선호표기가 없는 경우 그 후보를 최하위 선호로 간주해 유효표로 인정

– 투표지에 투표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한 경우

– 부재자투표지가 연방선거법상 유효한 봉투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

12) AEC. ‘Election results.’
https://results.aec.gov.au/ (검색일 20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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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개표장소 정당 및 후보자 시민·기관 국제기관 근거규정 비고

한 국 개표소 ○ ○ -
공직선거법
제173조

영 국 개표소 ○ ○ ○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1 제44호
정당․선거 및 
국민대표법
제6C,6D조

미 국 투표소 ○ ○ ○ 주 선거법  

프랑스 투표소 ○ ○ ○
선거법 

제65,67조

독 일 투표소 ○ ○ ○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4,67조
투․개표과정 

공개

일 본 개표소 ○ - -
공직선거법 
제62,63조

스페인 투표소 ○ × ○
선거법 
제95조

 

스웨덴 투표소 ○ ○ ○
선거법 

제11절 제13조
공개개표

명시

스위스 투표소 ○ - ○
정치적권리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제9조

캐나다 투표소 ○ ○ -
선거법 

제283조

호 주 개표소 ○ - -
연방선거법 

제264,265조

오스트리아 투표소 ○ × ○
의회선거법

제15,20a,84조

벨기에 개표소 ○ × ○
선거법

제95,150,151조

칠 레 투표소 ○ ○ -
선거법 
제75조

공개선거

체 코 투표소 ○ - ○
선거법

제14e,40조

덴마크 투표소 ○ ○ ○
의회선거법
제29,68조

공개개표
명시

에스토니아 투표소 ○ ○ ○
의회선거법

제57,19-4조
공개선거

명시

핀란드 투표소 ○ ○ ○
선거법 

제78,184조

그리스 투표소 × × ○
의회선거법
제24,90조

헝가리 투표소
○

(우편투표만)
× ○

선거절차법
제4,5,187,188조

<표 12-3> OECD국가의 개표장소 및 개표참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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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명

개표장소 정당 및 후보자 시민·기관 국제기관 근거규정 비고

아이슬란드 투표소 ○ ○ -
의회선거법 

제97,98,100조
공개개표

명시

아일랜드 개표소 ○ - ○
선거법

제112,113조

이스라엘 투표소 ○ - -
선거법 

제24,79조

이탈리아 투표소 ○ - ○
하원선거법 
제67,68조

라트비아 투표소
○

(정당별 2명 
이내)

○ ○
선거법

제29조제1,2항
공개개표 

명시

리투아니아 투표소
○

(정당·후보자별 
2명 이내)

○
(기관별 2명 

이내)
○

선거법 
제92,153조

룩셈부르크 투표소 ○ - ○
선거법

제63,66,138조

멕시코 투표소 ○ ○ -
선거법 제217,287조

정당법 
제23조제1항제a호

네덜란드 투표소 ○ ○ ○
선거법 

제E4,J35,J39조
공개선거

명시

뉴질랜드 투표소 ○ - -
선거법

제160,174,174E,
183조

노르웨이 투표소 ○ ○ ○
선거법

제10‑5,15‑10조

폴란드 투표소 ○ ○ ○
선거법 

제70,71,103a,
103b조

포르투갈 투표소 ○ - ○
의회선거법 

제50,101,102조

슬로바키아 투표소 ○ ○ ○
선거법 

제27조,제47조제1항

슬로베니아 투표소 ○ - ○
의회선거법
제30,84조

튀르키예 투표소 ○ ○ ○
선거기본법

제72,95,98조
공개개표

명시

※ 국제기관 참관은 선거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실제 참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으로 표시함.
출처: OSCE 국가별 선거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 (검색일 20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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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당선인

1인 선출 소선거구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상대(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영국, 미국, 캐나다) 또는 절대다수대표
제로 선출(프랑스)하고 있지만,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은 의석배분에 있어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
한 방법1)을 채택하고 있음.

또한, 단순다수대표와 비례대표제를 연계시켜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비례대표 병용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를 채택하는 독일과 우리나라외에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는 일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1 영 국

가. 하원의원 당선인 결정(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제50호) 

 해당 선거구에서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선인 결정

 무소속 후보자가 최다득표를 했으나 사망한 경우 새 후보자 등록 없이 남은 후보자들만 재선

거를 함(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60,61호).

– 2명의 후보자만 있는 경우 무소속 후보자 사망 시 남은 후보자가 무투표 당선됨.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선인 공표 전에 사망한 경우 선거가 중단됨(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60,63호) 

– 사망한 후보자의 새 정당추천후보자를 제외하고는 후보자 등록을 새로 하지 않고, 기존 

후보자들로 재선거를 함.

나. 당선인 공표(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51,56,57호)2)

 선거관리관은 선거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당선인을 공표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당선인의 

이름 등을 선거소집령에 기재하여 대법관부 사무총장(Clerk of the Crown)에게 보고하고, 

해당 정당에 알려주며,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에 공표함.

1)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1장 선거일반 제1절 각국의 통치체제와 의회 선거제도 [참조 1-3]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p.15 참조

2) The Electoral Commission. ‘Part F – After the declaration of result.’ p.5.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electoral-administrator/returning-officer/uk-parlia
mentary-general-election-great-britain (검색일 20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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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국

가. 상원․하원의원 당선인 결정3)

 해당 선거구에서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나. 당선인 결정기관

 주무장관 또는 주 선거위원회와 같은 주별 선거집행기관이 담당

 주무장관이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 주지사, 주회계검사관, 각 정당의 주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입회해야 함.

 선거위원회가 당선인을 결정할 때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 하에 위원장이 결정

– (미시간 주) 주 개표위원회가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주무장관이 미

연방문장이 찍힌 당선증을 당선인에게 보냄(주 선거법 168.101,168.141,168.142).4)

– (와이오밍 주) 최다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주지사가 당선증을 보냄(주 선거법 

22-16-121).5) 

– (알래스카 주) 최다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선거위원장이 당선증을 당선인에게 

보냄(주 선거법 15.15.450).6) 

3) FairVote. ‘Electoral Systems.’.
https://www.fairvote.org/electoral_systems#research_electoralsystemsus (검색일 2022.7.26.)

4) Findlaw. 「Compiled Laws」 Chapter 168. Michigan Election Law. §168.101, 168.141, 168.142.
https://codes.findlaw.com/mi/chapter-168-michigan-election-law/mi-comp-laws-168-101/ (검색일 
2022.7.26.)

5) Legislature of the State of Wyoming. 「2022 Wyoming Statutes」 Title 22 Elections. Chapter 16 Canvass 
and Recount. 22-16-121. Certificates of nomination and election following state or county canvass.
https://wyoleg.gov/NXT/gateway.dll?f=templates&fn=default.htm (검색일 2022.7.26.)

6) The Alaska State Legislature. 「Alaska Statutes 2020」 Sec. 15.15.450. Certification of state ballot 
counting review. 
https://www.akleg.gov/basis/statutes.asp#15.15.450 (검색일 20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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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가. 상원의원 당선인 결정

※ 상원의원은 하원의원, 레종(광역)의회의원, 도의회의원, 코뮌의회의원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

해 간접 선출되며, 해외프랑스인 대표는 프랑스 재외교민평의회에 의하여 비례대표제로 간접 선출

 의원정수 2명 이하인 도(선거법 제294조)

– 1차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고, 동시에 등록된 선거권자의 4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2차투표 실시(절대다수대표제로 선출)

– 2차 투표에서는 상대다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되며,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가 당선

 의원정수 3명 이상인 도(선거법 제295조)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 정당의 후보자명부 내에서 의석 배분은 해당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름.

나. 하원의원 당선인 결정

 1차투표(선거법 제123,126조)

– 유효투표의 절대다수표(과반수)를 획득하고, 등록된 총투표인수의 4분의 1 이상을 득표해

야 함.

– 1차투표에서 당선인이 없는 선거구에서 2차투표 실시

※ 2차투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1차 투표에서 등록된 총투표인수의 12.5% 이상의 표를 획득해야 함. 

다만,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제2순위자도 결선투표에 참가할 수 있음.

 2차투표(선거법 제126조)

–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이 됨.

–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가 당선인이 됨.

4 독 일

가. 혼합제(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598명 중 1/2인 299명은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되며, 나머지 299명은 

주 후보자명부에 따라 비례대표제로 선출(연방선거법 제1조)

 비례대표제에 의한 선거는 제2표[정당에 대한 투표를 집계해 생-라게/쉐퍼스(Sainte-Lague/ 

Schepers)식으로 배분]의 득표율로  총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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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제1표) 수를 뺀 의석을 그 정당의 주(州) 후보자명부에 배분해 

정당득표율과 최종 의석수가 일치하도록 함.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정당명부상의 후보자가 비

례대표의원으로 당선됨.

 제2표에 따라 정당이 얻은 정당득표율이 해당 정당의 당선인 총수가 되며, 지역구 당선인(제1

표)도 총 배분의석수에 포함됨(이러한 방식을 ‘2표 병용제’, ‘연동형비례대표제’, ‘인물화된 비례대

표제’라고 함).

① 인구수 비율에 따라 주별 전체 의석 배정 
② 주별 의석수를 해당 정당의 주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배분 
③ 주별 해당 정당의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인 수만큼 제외하고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④ 지역구 당선인이 해당 정당의 주별 의석수보다 많을 경우 초과의석 발생 
⑤ 초과의석 발생 시 당초 전국단위의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다른 정당의 의석 추가(보정의석)

※ 대표제도의 유형 및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1장 제1절 p.14,15 참조

나. 지역구의원 당선인 결정(연방선거법 제5조)

  각 299개 소선거구에서 단순다수대표제로 제1표에서 최다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며, 득표

수가 동일한 경우 선거구선거위원장의 추첨으로 결정

다. 비례대표의원 당선인 결정(연방선거법 제6조)7)

1) 배분대상

 의석 배분은 정당의 각 주 후보자명부에 대해 행해짐.

 배분 대상은 유효한 제2표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제1표에서 적어도 3명 

이상의 지역구 당선인이 나온 정당에 한정(5% ‘봉쇄조항’ 또는 ‘진입장벽’이라 함, 다만, 소수민족

정당은 제한 없음)

2) 비례배분 전 작업

 비례배분을 하기 전에 각 주명부에서 획득한 제2표에서 다음을 공제해 의석 배분 기준이 되는 

득표수를 산정

– 무소속후보자로 당선된 자에게 제1표를 행사한 선거인의 제2표

– 해당 주에서 주명부가 승인되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제1표를 그 후보자에

게 행사한 선거인의 제2표

7) Deutscher Bundestag. ‘Election of Members and the Allocation of seats.’
https://www.bundestag.de/en/parliament/elections/arithmetic (검색일 20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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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의석에서 다음의 의석수를 공제해 배분 기준 의석을 산정

– 무소속후보자로 제1표에 의해 당선된 자의 수

– 해당 주에서 주명부가 승인되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로 제1표에 의해 당선된 자의 수

– 유효한 제2표의 100분의 5 미만을 획득하거나 또는 소선거구에서 3명 미만의 당선인을 

획득한 정당의 후보자로 제1투표에 의해 당선된 자의 수

3) 각 정당에 대한 의석배분

 2009년 주명부에 의한 의석배분 방식을 헤어-니마이어(Hare-Niemeyer)방식에서 생-라게/

쉐퍼스(Sainte-Lague/Schepers)방식으로 변경8)

 각 주별로 해당 주 후보자명부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그 정당이 해당 주의 소선거구에서 획득

한 의석수를 공제한 수가 각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 당선인 수

 당선인 수에 이를 때까지 주명부에 기재된 후보자가 그 순위에 따라 당선인이 됨. 이 경우 

지역구 당선인은 주 후보자명부 순위에서 제외(지역구후보와 비례대표후보자명부에 동시 입후보 

가능)

 주명부에 배분된 의석이 주명부의 후보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의석은 공석이 됨.

4) 초과의석(Überhangmandate, overhang mandate) 및 보정의석(ausgleichsmandate, adjustment/ 

compensation mandate)9)

 초과의석은 2표제와 관련하여 독일의 선거제도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현상으로 정당이 소선거

구에서 획득한 의석수가 주 후보자명부에 의해 배분된 의석수를 초과할 경우 발생

– 이 경우 초과하는 수만큼 의석 총수가 의원정수인 598명보다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초과

의석이라 함.

 초과의석은 어떤 주의 투표율이 매우 저조하든지, 제1투표로 당선된 지역구 후보들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을 때 또는 선거권자들이 교차투표를 많이 한 경우에 발생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 각 정당의 최종의석수가 정당득표율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모든 정당

에 보정의석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함. 

– 보정의석은 2013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높은 비례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의원정수가 증가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음.

8) 1985년 연방선거법 개정으로 주명부에 대한 의석배분방법을 동트(d’hondt)식에서 헤어-니마이어(Hare- Niemeyer)
식으로 변경

9) Deutscher Bundestag. ‘Was sind Überhang- und Ausgleichsmandate?(What are overhang and 
compensation mandates?).’
https://www.bundestag.de/parlament/bundestagswahl/ausgleichsmandat-515182 (검색일 20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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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16석, 1998년 13석, 2002년 5석, 2005년 16석, 2009년 24석, 2013년 33석의 초과의

석 발생. 2017년 선거에서 초과의석 46석, 보정의석 65석, 2021년 선거에서 초과의석 34석, 보정

의석 104석 발생  

4) 주(州)간 상쇄 및 전국단위 보정의석 배분

 정당의 주별 할당 의석보다 지역구 의석이 많아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경우 주 단위 보정을 

실시

– 특정 정당이 A주에서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해당 정당의 B주에 있는 비례의석을 줄임(이로

써 전체 초과의석 발생 수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음).

 주간 상쇄 후 전국단위에서 보정의석을 배분해 잔여 초과의석을 보정함(정당간 보정).

– 각 정당의 초과의석을 인정한 상태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보정의석을 추가로 

배정함으로써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일치시킴.

– 다만, 보정의석 규모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 초과의석 3석에 대해서는 무(無)보정 상태로 

남겨둠. 

– 전국단위에서 보정이 완료된 정당별 최종의석을 각 주에 하위배분 함.

※  2020년 개정 선거법에 대해 무보정 초과의석 3석 규정이 자의적인 설정으로 인해 투표가치의 불평

등이 초래되어 위헌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당 내 주간 상쇄가 주의 비례의석 감소로 주간 대표성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10)  

10) JUNGE WISSENSCHAFT. JEROME SCHRÖDER 2020. ‘Die „Reform“ des Bundestagswahlrechts: geringe 
Wirkung, großer Schaden.’
https://www.juwiss.de/123-2020/ (검색일 20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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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독일 2021년 총선 의석 배분 결과11)

정당

지역구
선거

비례대표선거 비례대표 의석 보정
최종의석
(비율)

지역구
비례대표 
득표율

배분의석
(주 총합)

초과의석
초과의석
주간상쇄

전국단위
보정의석

기민련
(CDU)

98석 20.7%
122석

(20.4%)
12석 - +18석

152석
(20.7%)

사민당
(SPD)

121석 28.2%
170석

(28.4%)
10석 - +26석

206석
(28.0%)

대안당
(AfD)

16석 11.3%
69석

(11.5%)
1석 - +13석

83석
(11.3%)

자민당
(FDP)

- 12.5%
76석

(12.7%)
- - +16석

92석
(12.5%)

좌파당
(Die Linke)

3석 5.4%
32석

(5.4%)
- - +7석

39석
(5.3%)

녹색당
(Grüne)

16석 16.1%
94석

(15.7%)
- - +24석

118석
(16.0%)

기사련
(CSU)

45석 5.7%
34석

(5.7%)
11석

11석
(3석무보정)

-
45석

(6.1%)

남쉘레스비히
(SSW)

- 0.1%
1석

(0.2%)
- - -

1석
(0.1%)

계 299석 100%
598석

(100%)
34석 11석 +104석

736석
(100%)

※ 배분의석은 16개 주에 할당된 의석에서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된 의석의 전국 총합을 말하

며, 기사련 초과의석 11석 중 3석은 무보정 초과의석이므로 나머지 8석으로 인해 보정의석 104석이 

발생된 것임.

11) Der Bundesawhlleiter.  ‘Bundestagswahl 2021(General Election 2021).’
https://www.bundeswahlleiter.de/bundestagswahlen/2021/ergebnisse.html (검색일 2022.7.26.)   
Der Bundesawhlleiter. ‘Sitzberechnung und Verteilung der Mandate bei der Bundestagswahl 
2021(Calculation of seats and distribution of mandates in the 2021 federal election).’ p.16,23.
https://www.bundeswahlleiter.de/dam/jcr/bf33c285-ee92-455a-a9c3-8d4e3a1ee4b4/btw21_sitzbere
chnung.pdf (검색일 20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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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3-1 독일 초과의석 관련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및 선거법 제6조 개정

경과 내용

2008.7.3.  
헌법불합치 

결정12)

∙ 초과의석이 전국적으로 후보를 낼 수 있는 기민당과 사민당에서 많이 발생하며 선거 결과를 왜곡
할 가능성과 평등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

※ 개정 전 연방선거법 제6조: 전국단위로 결합된 주후보자명부가 의석배분 시 하나의 명부로 간주
되어 전국에서 획득한 제2표의 득표수로 각 정당의 총의석수 배분

2009.9.27. 총선은 종전의 선거법 하에서 치러짐.
※ 초과의석: 2002년 5석, 2005년 15석, 2009년 24석 발생

2011.12.2. 
연방선거법 개정

∙ 각 주 제2표(주후보자명부투표) 득표수에 따라 해당 주 각 정당에 배분될 의석수를 정함.∙ 새로운 방식에 따르더라도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규정 역시 초과의석 발생이 가능함
을 명문화 함.

2012.7.25. 
위헌결정13)

∙ 개정된 선거법이 평등의 원칙과 정당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기본법을 위배해 위헌결정을 내림.∙ 다만, 비례대표제의 근본적인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초과의석 자체는 인정– 제6조제1항제1호: 득표와 의석의 모순인 부정적 득표영향14)을 차단하지 못하므로 위헌– 제6조제2a항1호: 주별 의석산정 후 발생하는 잔여표의 의석전환은 모든 주의 잔여표를 합산한 
수 연방쿼터로 나눈 값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도 ｢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
의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제6조제5항: 초과의석에 대한 보정을 규정하지 않은 점, 초과의석의 규모가 불비례성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하게 나타나는 점이 ｢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의 평등선거원칙
에 반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2013.5.9. 
연방선거법 개정

∙ 초과의석에 대한 보정의석 인정
※ 보정의석: 초과의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상쇄하는 의석수를 산정하여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은 정당에 배분

구 분 A정당 B정당 C정당 계

득표율에 따른 
초과의석 발생

득표율(%) 50 30 20 100
배분의석 50 30 20 100

지역구/비례의석 20/30 5/25 25/0 50/55
초과의석 0 0 5 5

계 50 30 25 105
보정 전 의석 비율(%) 47.6 28.6 23.8 100

보정의석 배분
보정의석 13 8 0 21
최종의석 63 38 25 126

보정 후 의석 비율(%) 50 30.2 19.8 100

※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C정당의 25석이 20%가 되도록 조정하는 보정의석을 
A·B 정당에 추가로 배분하여 전체의석 결정

2020.8.10. 
연방선거법 개정

∙ 보정의석을 통해 비례성을 최대한 단보할 수 있지만 의석수의 과도한 증가가 우려되므로 총의석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초과의석을 ‘주(州)간 상쇄’와 ‘정당 간 무(無)보정’ 제도를 실시∙ 주(州)간 상쇄: 특정 정당이 A주에서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해당 정당의 B주의 비례의석을 줄이는 
방식(다만 이 경우 전국단위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가능하지만, 바이에른 주에만 후보를 는 
기사련(CSU)의 경우 불가능함)∙ 정당 간 무(無)보정: 마지막 초과의석 3석에 대해 보정의석을 산정하지 않음(따라서 전면적 비례
성에서 부분적 비례성으로 변화됨).

12) Bundesveerfassungsgericht. ‘zum Urteil des Zweiten Senats vom 3. Juli 2008- 2 BvC 1/07, 2 BvC 7/07 -.’
http://www.bverfg.de/entscheidungen/cs20080703_2bvc000107.html (검색일 2022.7.26.)

13) Bundesveerfassungsgericht. ‘zum Urteil des Zweiten Senats vom 25. Juli 2012 - 2 BvF 3/11 -, - 2 
BvR 2670/11 , - 2 BvE 9/11.’ 
http://www.bverfg.de/entscheidungen/fs20120725_2bvf000311.html (검색일 2022.7.26.)

14) 부정적 득표영향(negative voting weight)은 정당이 얻은 득표수가 줄어들 때 오히려 의석이 증가하고, 득표수가 
늘어날 때 반대로 의석이 줄어드는 ‘득표와 의석 점유의 역전현상’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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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원자격 취득(연방선거법 제45조제1항)

 당선된 후보자는 선거구선거위원장(지역구선거) 또는 주선거위원장(후보자명부선거)이 당선통

지를 한 후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선수락을 한 경우 의원자격을 취득

 당선인이 법정기한 내에 당선의 수락 또는 거부의 선언을 하지 않은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며, 

수락 및 거부선언은 철회될 수 없음.

5 일 본

가.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당선인 결정(공직선거법 제95조)

 유효투표총수의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함(단순다수대표제). 다만, 당선인이 되기 위해

서는 다음의 최소 득표를 얻어야 함(봉쇄조항).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유효투표총수의 6분의 1 이상의 득표

–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통상선거인 경우 해당 선거구 안의 의원정수로 유효투표총수

를 나누어 얻은 수의 6분의 1 이상의 득표. 다만, 선출할 의원 수가 해당 선거구 안의 

의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 선출할 의원 수로 유효투표총수를 나누어 얻은 수의 6분의 1 

이상 득표

 당선인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선거회에서 선거장이 추첨으로 결정

나.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당선인 결정(공직선거법 제95조의2)

 동트식으로 각 명부 신고정당의 당선인 수가 결정

 각 명부 신고정당의 당선인 수가 결정되면 각 명부등재자 중에서 당선인 수까지의 순위의 

자가 당선인이 됨.

 2명 이상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선거회에서 선거장이 추첨으로 결정

 중의원명부에서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의원에 중복입후보한 경우는 석패율이 큰 순위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함(순위가 같은 경우 선거회에서 선거장이 추첨으로 결정).

※ 석패율(惜敗率): 소선거구의 후보자 2명 이상이 비례대표명부에 동일 순위로 등재된 경우 당선인이 되는 

순서를 정하는 기준으로 해당 소선거구의 당선자 득표수에 대한 낙선자의 득표비율을 의미[(낙선후보자

의 득표수/당선후보자의 득표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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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당선인 결정(공직선거법 제95조의3)

 각 명부신고정당(명부상의 후보자 득표도 포함)의 득표수를 동트식으로 의석수를 결정

 의석수가 결정되면 각 명부등재자 중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한 순위부터 의석수까지 순위의 

자가 당선인이 됨.

 2명 이상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선거회에서 선거장이 추첨으로 결정

라. 당선인 결정기관: 선거회(공직선거법 제75~85조)

 선거회는 해당 선거구의 모든 개표소의 개표 결과에 따라 각 후보자등의 득표 총수를 계산하

여 당선인을 결정하며, 도도부현청, 시정촌사무소 등 해당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함.

 선거장이 선거회를 개최하며, 선거장은 선거입회인의 입회 하에 개표관리자로부터의 투표결

과 보고서를 조사하여 각 후보자의 득표총수를 계산하며, 선거장은 선거회 사무 종료 시 선거

록 및 기타 관계서류를 해당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함.

마. 무투표당선(공직선거법 제100조)

 아래의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장은 선거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회를 개최해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후보자가 1명이거나 1명이 되었을 때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총수가 선출할 의원 수를 초과하지 아

니하거나 초과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중의원명부 신고정당이 하나일 때

–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총수가 선출할 의원 수를 초과하지 아

니하거나 초과할 수 없게 된 때

–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후보자의 총수가 선출할 의원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초과

할 수 없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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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당선의 효력 등

1) 효력 발생 시기(공직선거법 제102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의 이름·주소와 당선인과 관

련된 후보자신고정당의 명칭을 고시한 때

 중의원비례대표 및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회가 득표수·당선인수 및 당선

인의 이름·주소를 고시한 때

 참의원선거구선거: 해당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의 이름·주소를 고시

한 때

2) 겸직금지 직에 대한 사퇴 간주(공직선거법 제103조)

 당선인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거와 관련된 의원과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있는 

자는 당선 고지를 받은 날 그 직을 사퇴한 것으로 봄.

3) 당선인의 자격 상실

 선거일 후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하게 된 경우(공직선거법 제99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이 선거일 후 소속 정

당의 합병이나 분할 이외의 사유로 다른 정당 등에 소속하게 되거나, 제명·탈당 기타사유로 

해당 정당 등에 소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공직선거법 제99조의2)

 겸직금지의 직에 있는 경우(공직선거법 제103조제2항)

※ 공직선거법 제96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경정결정된 자와 제97조·제97조의2·제112조의 조상보충 규정

에 따라 당선인으로 정해진 자는 위 2)에 따른 사퇴 간주 규정에 불구하고 고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을 사퇴하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선을 상실함.

 다른 선거의 후보자인 경우(공직선거법 제103조제4항)

 당선인이 선거범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경우(공직선거법 제251조)

 선거운동의 총괄주재자나 출납책임자가 선거범죄(매수 및 이해유도죄, 신문·잡지의 불법이용죄)

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경우(공직선거법 제2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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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3-2 일본 중복입후보 사례

∙ 한 정당이 소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 중 A, B, C 3명을 비례대표선거명부에도 등재한 경우(중복입후보)
∙ 비례대표선거명부 순위는 제1위를 ‘갑’으로 하고 중복입후보자인 A, B, C를 동일순위의 제2위로 하며, 제5위

를 ‘을’로 하였음.
∙ 선거결과 소선거구선거에서는 A가 당선되고 B, C는 낙선하였음. 낙선한 B, C의 소선거구에서의 석패율(惜敗

率)은 B가 80%, C가 90%
∙ 비례대표선거에서 이 정당은 2석을 획득하였음.

후보자(소선거구) 명부 등록후보자(비례대표선거)

선거구명 이름 당  낙 등록순위 이  름 당선순위

…선거구
…선거구
…선거구

·
A
B
C
·

당선
낙, 석패율 80%
낙, 석패율 90%

중복  ┌
입후보│
      └

1
2
2
2
5

갑
A

B석패율 80%
C석패율 90%

을

①
–
③
②
④

위의 경우 정당의 비례대표선거 당선인은 다음과 같음.
① 먼저 명부등재자 중 제1순위인 갑이 당선인이 됨.
② 명부에는 제2순위에 동순위로 A, B, C 3인이 등재되어 있는데 소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자는 비례대표선

거의 명부에는 등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제2순위는 B, C만이 됨.
③ B, C 중에서 당선인을 결정하는데, 석패율은 B가 80%, C가 90%이므로 당선인은 C가 됨.

6 스페인

가. 상원의원 당선인 결정(선거법 제166조)

 총 266석 중 간선으로 선출하는 58석을 제외한 208석은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선거인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최대 3명, 그란카나리아, 마요르카, 테네리페, 세우타 및 멜리야

에서는 최대 2명, 나머지 도서 선거구에서는 1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음.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들이 각 선거구에 배정된 상원의원의 수를 모두 채울 때까지 당선인으로 

결정됨. 

나. 하원의원 당선인 결정(선거법 제163조)

 총 의석 350석 중 348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2석(세우타, 멜리야)은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최소한 각 선거구 유효투표총수의 3/100을 얻지 못한 후보자명부는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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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후보자명부의 득표수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

 각 선거구 해당 의석이 채워질 때까지 각 후보자명부 득표수를 제수 1, 2, 3, … 

으로 나누며, 몫이 큰 순서로 의석을 배정

– 제수로 나눈 몫이 같은 후보자명부가 두 개일 경우 더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명부에 의석을 

배정하고, 각 후보자명부의 득표수가 같다면 처음에는 추첨으로 결정하고, 이후부터는 번갈

아가며 배정함. 

 각 정당별 후보자명부의 의석은 명부순위에 따라 후보자에게 배정됨.

※ 세우타와 멜리야 선거구에서는 최다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

참조 13-3 스페인 하원의원 당선인 결정 절차 예시

∙ 8명의 하원의원을 뽑는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총수가 480,000표일 경우, 6개 후보자명부에 대한 의석은 아래
와 같이 배정됨.

정   당   명 A당 B당 C당 D당 E당
득   표   수 168,000 104,000 72,000 64,000 40,000

제   수

1 168,000 104,000 72,000 64,000 40,000
2 84,000 52,000 36,000 32,000 20,000
3 56,000 34,666 24,000 21,333 13,333
4 42,000 26,000 18,000 16,000 10,000
5 33,600 20,800 14,400 12,800 8,000
6 28,000 17,333 12,000 10,666 6,666
7 24,000 14,857 10,285 9,142 5,714
8 21,000 13,000 9,000 8,000 5,000

의   석   수 4 2 1 1 0

∙ 동트식에 의함. 
※ 동트식: 각 정당별 득표수를 특정 수로 나눠가면서 그 몫이 큰 순서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7 스웨덴

 중앙선거청이 최종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정당별 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함(선거법 

제14절 제1조). 

※ 의석수 배분 시 같은 수가 나오면 추첨으로 어느 정당, 어느 후보자 또는 어느 선거구가 의석을 가질지, 

어느 의석을 재배분할지 결정함(선거법 제14절 제2조)

 중앙선거청은 정당별 의석수, 당선된 의원과 대리의원에 관한 선거 결과를 관보와 국내신문에 

공고함(선거법 제14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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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당별 의석 배분

※ 의회의석은 총 349석으로 그 중 310석은 선거구 고정의석이며, 39석은 전국구 조정의석임(헌법 제3절 

제6조).

1) 선거구 고정의석 배분(선거법 제14절 제3조)

 각 선거구의 고정의석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 결과에 따라 각 정당의 비교수치(jamforelsetal, 

comparative number)를 산출해 의석을 배분함.

– 가장 높은 비교수치를 얻은 정당에 하나의 의석이 배분됨.

– 비교수치는 조정홀수방법(den jamkade uddatalsmetoden, adjusted odd-number 

method)15)을 적용해 산출함.

∙ 정당이 하나의 의석도 배분받지 못한 경우 정당의 득표수를 1.2로 나누고,

∙ 정당이 하나의 의석을 배분 받은 경우 정당의 득표수를 3으로 나누어 새로운 비교수치

를 산출하고, 가장 가깝고 높은 홀수(즉, 5, 7, 9 …)로 나눠서 진행함.

 선거구 고정의석 초과분 반납(선거법 제14절 제4a조)

– 한 정당이 전국구 조정의석보다 많은 수의 의석을 배분 받은 경우에는 초과된 의석은 반

납됨. 

– 의석 반납은 정당이 가장 비교수치로 의석을 배분받은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되, 선거구 

고정의석이 3석 미만인 선거구는 의석을 반납하지 않음.

– 반납된 의석은 조정홀수방법(수정 생 라게식)을 적용하여 해당 선거구에 고정의석 배분으

로 전국구 조정의석을 충족하지 못한 다른 정당에 배분함.

– 둘 또는 그 이상의 선거구에서 반납된 의석은 가장 큰 비교수치를 얻은 정당에게 첫 번째 

의석을 배분하는 순서로 배분하며, 같은 식으로 정당 중 비교수치의 크기에 따라 의석을 

배분함(선거법 제14절 제4b조).

2) 전국구 조정의석 배분(선거법 제14절 제4c조)

 각 정당은 전국 득표율에 비례해 조정의석(utjamningsmandat, adjustment seats)을 배분받

음.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조정홀수법(수정된 생 라게식)으로 배분함.

15) 조정홀수방법은 수정된 생 라게(modified St. Lague: adjusted odd-number method)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정당의 득표수(유효투표수)를 1.4, 3, 5, 7, 9 … 등의 기수로 나눠 비교수(몫)가 큰 순서대로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임. 다만, 스웨덴 선거법에서는 첫 기수를 1.2로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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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의석 배분은 전국 총 유효투표수 4% 이상 득표하거나 선거구에서 12% 이상 득표한 정당

을 대상으로 함(선거법 제14절 제5조).

※ 한 정당이 획득한 선거구 고정의석수가 배분된 조정의석보다 많다면 총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획득한 

고정의석수를 제외하고, 전국 득표율 4% 미만인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수도 조정의석의 배분에서 제외함

(헌법 제3절 제8조).

 한 정당이 얻은 조정의석 중 최초의 의석은 해당 정당의 고정의석수 배분 후 다른 선거구보다 

높은 비교수치를 얻은 선거구에 추가되고, 나머지 의석들은 선거구들에서 정당의 득표수에 

대해 조정홀수법을 계속 적용해 가장 큰 비교수치를 얻을 때마다 각각 하나의 의석이 추가됨. 

※ 다만, 해당 정당이 고정의석을 하나도 배분받지 못한 선거구에서는 가장 첫 번째 의석 배분 시 비교수치

는 그 정당의 득표수와 동일해야 함(선거법 제14절 제5조).

나. 의회의원 당선인 결정

 후보자 간 순위는 개인 투표의 득표수에 따라 결정함(선거법 제14절 제9조).

※ 선거권자가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하고 있음. 

–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 해당 선거구에서 총 유효투표총수의 최소 5% 이상 득표했을 경우 

같은 정당내 후보자별 개인 투표의 득표수를 계산함.

– 가장 많은 개인 투표를 받은 후보자가 첫 번째 순위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많은 개인 

투표를 받은 후보자가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함.

 추가의석을 받았을 경우(선거법 제14절 제12조)

– 한 정당이 특정 선거구에서 해당 정당의 투표용지에 등재된 후보자의 수보다 더 많은 의

석을 획득한 경우 초과된 의석은 선거법 제14절 제5조에 따라 그 정당이 선거구 고정의

석 배분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선거구로 이양됨.

다. 대리의원 선출(선거법 제14절 제14조)

 정당은 당선된 소속 의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해당 선거구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기준으로 

대리의원을 선출함.

 의원 1명당 최소 3명의 대리의원을 지명함.

 대리의원은 정당 투표용지에 등재된 후보자들 간 특별한 규칙에 따라 지명되며, 이 순위는 

선거법 제14절 제11조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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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3-4 스웨덴 정당별 의석배분 예시

정   당 A당 B당 C당 D당 E당
득   표   수 35,000 28,620 11,800 10 1,000

제   수

1.2 ①25,000 ②20,443 ⑤8,429 7 714
3 ③11,667 ④ 9,540 3,933 – –
5 ⑥ 7,000 5,724 – – –
7 5,000 – – – –
⋮

당 선 인 수 3 2 1 0 0

선거구 고정의석의 배분(의원정수: 6명)

∙ 수정된 생 라게(modified St. Lague)식에 의함.
∙ 아래의 표 선거구 고정의석과 전국구 조정의석의 배분에서 S선거구를 예로 가정함.

정  당 A당 B당 C당 D당 E당

의석수
선거구

득
표
수

선의
거석 
구수

득
표
수

선의
거석 
구수

득
표
수

선의
거석 
구수

득
표
수

선의
거석 
구수

득
표
수

선의
거석 
구수

S    6
T    7
V   12
W    6

35,000
45,000
59,000
21,000

3
3
7
2

28,620
32,000
25,000
20,000

2
2
3
2

11,800
10,000
16,000
12,700

1
1
2
2

10
13,000

100
30

–
1
–
–

1,000
100

11,000
900

–
–
1
–

선거구 고정의석
획득수=31(가)

15 9 6 1 1

34석에 대한 수정 
생 라게식 배분(나)

17 12 5 – –
(나)-(가) 2 3 -1 – –

28석에 대한 수정 
생 라게식 배분(다)

17 11 – – –
전국구 조정의석
배분수(다)-(가)

2 2 – – –

선거구 고정의석과 전국구 조정의석의 배분예시

∙ 총의석수: 35, 조정의석: 4, 선거구수: 4로 함.
∙ 정당별 선거구 고정의석수는 수정된 생 라게식으로 배분됨.

E당은 V선거구에서 1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득표하였지만, 전국득표율이 4%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의
석 배분대상에서 제외됨.
D당도 마찬가지이지만 T선거구에서 12% 이상을 득표해 의석을 배분받음.

(가) 각 정당의 선거구 고정의석수는 A당-15석, B당-9석, C당-6석, D당-6석, E당-1석
(나) 조정의석 배분대상에서 제외되는 E당의 1석을 제외한 총의석 34석을 전국득표수에 기초하여 수정된 생 

라게식으로 1차 배분함.
(나)-(가) 그 결과 산정된 각 정당의 조정의석수가 C당의 경우 고정의석수에 미달되므로 C당을 조정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함.
(다) 총의석 34석에서 조정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C당의 고정의석수 6석을 빼고, 28석에 대해 2차 배분함.
(다)-(가) 이 결과에서 각 정당별로 선거구 고정의석수를 빼면 각 정당의 전국구 조정의석수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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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위스

가. 하원의원(지역구의원) 당선인 결정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며,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7조제1항)

※ 하원의원 200명 중 194명은 20개 주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6명은 6개 주에서 1명씩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함.

 선거일 48일 전(7번째 월요일) 정오까지 주 당국에 한명의 유효한 후보자만이 제출된 경우에

는 무투표 당선을 주 법으로 규정할 수 있음(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7조제2항)

※ 주는 선거일 48일전까지 제출된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주 관보에 공표하며, 공표된 후보자의 정보는 

성, 이름, 성별, 집주소를 포함함.

나. 하원의원(비례대표의원) 의석배분

1) 명부에 의한 최초 의석배분(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0조)

 모든 명부의 유효한 정당득표수의 합을 할당된 의석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누어 ‘분배수

(allocation number)’를 구함(나눈 몫이 정수가 아니라면 바로 다음의 큰 정수를 분배수라 

함).

 분배수로 각 정당득표수를 나누어서 얻은 수만큼의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

2) 추가 의석배분(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1조)

배분되지 않은 잔여의석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차례대로 배분 

 각 정당득표수를 이미 배분된 의석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누고, 나눈 몫이 가장 큰 정당에 

잔여의석을 배분

– 둘 이상의 정당의 몫이 같은 경우, 제40조제2항(분배수로 정당득표수를 나누어 얻은 수)에 

따라 나누어 가장 큰 몫이 나온 정당에 배분

– 둘 이상의 정당이 제40조제2항에 따라 얻어진 몫이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정당득표를 한 

정당에 배분

–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정당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있는 정당에 

배분 

– 2명 이상의 후보자가 같은 수의 득표를 한 경우 추첨으로 배분

 위의 절차를 모든 의석이 배분될 때까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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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명부상의 의석배분(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2조)

 의석 배분을 위하여 통합명부 내의 각 정당들은 우선 단일정당으로 취급

– 이후 의석은 명부에 의한 최초 의석배분(제40조)과 추가 의석배분(제41조)을 통해 통합명

부 내의 각 정당별로 배분

4) 당선자와 의석승계후보자(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3조)

 정당별로 획득한 의석을 바탕으로, 각 정당별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들이 당선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들은 득표 순서에 따라 의석승계후보자(replacement candidates)가 됨.

 동일한 수의 득표를 한 경우 우선순위는 추첨에 의함.

5) 무투표 당선(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4,45조)

 정당 후보자명부의 후보자수가 할당된 의석수보다 적을 경우 주정부는 명부에 있는 모든 후보

자가 당선된 것으로 선언

 후보자 수가 정당에 할당된 의석수보다 적어 후보자에게 할당할 수 없는 의석에 대해 추가선

거(supplementary election) 실시

6) 명부에 없는 당선(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6조)

 정당의 후보자명부에 이름이 없어도 선거권자는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투표할 

수 있고,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됨.

 해당 선거구에 배분된 의석보다 투표용지에 더 많은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 초과된 이름들은 

삭제

 지역선거구의원 당선에도 위 규정들이 유추 적용됨.

9 캐나다

 선거관리관은 선거 결과 확인을 완료한 6일 후(재개표를 한 경우 재개표 완료 즉시) 지체 없이 선거

소집령 반환 보고서를 작성해 최다득표한 후보자를 하원의원 당선인으로 결정(선거법 제313조)

 최다득표자가 2명인 경우 선거관리청장은 즉시 해당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없다고 명시

한 보고서를 하원의장(하원의장이 부재한 경우 2명의 하원의원)에게 보내야 함(선거법 제318조).

– 또한 관보에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들의 이름과 함께 득표수가 동일하여 해당 선거구 당선

자가 없어 「캐나다 의회법(Parliament of Canada Act)」에 따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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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 주

가. 상원의원 당선인 결정(연방선거법 제273조)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선거인이 기표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당선인을 결정

 우선 제1순위표(first preference votes)를 개표하여 당선기준득표수를 산출

– 당선기준득표수: 제1순위표의 총수를 선출할 상원의원 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후 그 

수에 1을 더하여 나온 수

 1순위 득표에서 당선기준득표수(quota)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는 당선 확정

 당선자의 잉여표[surplus votes(당선된 후보자의 득표수 가운데 당선기준득표수 이상의 표)]는 이

양비율(잉여표수를 후보자 1순위 득표수로 나눈 수)에 따라 후순위 후보자에게 이양하여 다시 

계산해서 당선기준득표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의원정수에 이를 때까지 반복

 가장 적은 수를 득표한 후보자는 다음 이양과정에서 차례대로 제외되는데 이들의 표는 선거인

이 기표한 선호대로 다른 후보자에게 분배하게 됨. 

– 이들의 표를 받고 당선기준득표수 이상 득표를 하게 되는 후보자는 바로 당선이 결정되며 

상원의원 의석이 모두 채워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함.

참조 13-5 호주 상원의원 당선기준득표수 및 잉여표 계산 방법16)

∙ 상원의원 당선기준득표수 구하는 법

  상원의원의석수  

순위 유효투표총수
   상원의원 당선기준수

예)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2013년 상원의원선거에서 산출된 당선기준 득표수

  


   

따라서 후보자가 해당선거에 1순위표가 625,164를 넘으면 바로 당선됨.

∙ 이양비율 구하는 방법

후보자의 순위 득표수
잉여표수

 이양비율
예) 후보자 A가 1순위표 1,000,000표를 획득하였는데, 해당선거 당선기준득표수는 600,000표로 나머지 

400,000표가 잉여표수가 됨. 이때 후보자 A의 이양비율은 


 가 되고 후보자 A의 득표용지

(1,000,000표)의 2순위표 득표수를 결정하기 위해 재집계함. 
    이 중 후보자 B가 획득한 2순위표가 900,000표라면 후보자 A로부터 900,000×0.4=360,000표를 이양 

받아 이를 후보자 B의 1순위표 득표수에 더하게 됨. 
   이렇게 후보자 B가 획득한 1순위 표와 이양 받은 2순위표의 합이 당선기준득표수를 넘는다면 바로 당선이 

되며 후보자 B의 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후보자에게 이양됨.

16) AEC. ‘Electoral Pocketbook.’ 
https://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electoral_pocketbook/index.htm (검색일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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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원의원 당선인 결정(연방선거법 제274조)

 소선거구 절대다수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투표용지에 기표는 후보자 수만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선호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순위표 가운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웨어(Ware)식 계산법에 따라 최하위 후보

자의 차(次)순위표를 이양하는 과정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 당선인 결정

 웨어식 선호투표제 개표 방법

– 제1순위 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가장 적은 득표를 한 후보자의 투표지에 2순위로 

표시된 결과를 해당 후보자에게 이양 후 다시 계산해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또다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자를 한 명씩 탈락시켜 가며 그 후보자의 

2순위 표를 이양하여 다시 계산 하는 방식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

 웨어식 이양을 반복한 결과 마지막에 후보자가 2명만 남는 경우에는 그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

인으로 결정

참조 13-6 호주 하원의원 당선인 결정방법(웨어식 선호투표제)

조  건: 후보자 5명
       유효투표총수 60,000표
       과반수 30,001표

후보자 A B C D E 계

제1순위표 15,000 20,000 7,000 10,000 8,000 60,000

C표를 해체 제2순위로 배분 1,000 0 해체 4,000 2,000

누    계
E표를 해체 제3순위로 배분

16,000
1,500

20,000
3,000

–
–

14,000
5,500

10,000
해체

60,000

누    계
A표를 해체 제4순위로 배분

17,500
해체

23,000
6,000

–
–

19,500
11,500

–
–

60,000

누    계 29,000 31,000
(당선)

다. 무투표 당선(연방선거법 제179조)

 등록된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될 의석수보다 적은 경우 선거공무원은 등록된 후

보자가 정당하게 당선되었음을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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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단원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공직선거법 

제14조제2항
법정임기만료 시 헌법 제42조

영 국

상원
국왕에 의해 임명장 수여 시

공직 선서 시
의회선서법

제1조
사망, 은퇴(70세, 시력감퇴 등)

상원의회개혁법
2014 제1조

하원 선거결과 공표 시 -
법정임기만료 시

-
의회조기해산 시

미 국

상원
공직 선서 시

선거일 이후 1월 3일
상원운영규정Ⅲ
의회법 제1조

법정임기만료 시
(의회조기해산 규정 없음)

수정헌법 
제20조

하원 공직 선서 시 의회법 제25조
법정임기만료 시

(의회조기해산 규정 없음)
수정헌법 
제20조

프랑스

상원

간선)전임의원 임기가 만료되
는 날 선거를 실시한 후 일반
회기가 개회되는 날
(상원의원선거는 임기만료 일
전 60일 안에 실시)

헌법 
제28조제1항

선거법 
제277,278조

법정임기만료 시 선거법 제275조

하원 선거결과 공표 시
선거법

제121조

법정임기만료 시
(5년째 세 번째 화요일)

선거법 제121조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12조

독 일

상원
해당 각 주의회에서 지명됐을 

때
기본법 제51조 해당 각 주의회 결정시 기본법 제51조

하원

선거구 선거위원회가 
당선인을 확정한 후 
당선인이 1주일 이내 서면으로 
당선수락선언을 해당 선거위
원장에게 보냈을 때

선거법 
제45조

법정임기만료 시
기본법 

제39조제1항

의회조기해산 시
기본법 

제68조제1항

일 본

참의원
당선인 결정시

단, 의원임기 만료 전이라면 
임기만료일 다음날

공직선거법 
제102,257조

법정임기만료 시
(의회조해산 규정 없음)

헌법 제46조

중의원
당선인 결정시

단, 의원임기 만료 전이라면
임기만료일 이후

공직선거법 
제102,256조

법정임기만료 시 헌법 제45조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54조

스페인 상원 당선 선서 시
상원의회규정 

11,12

법정임기만료 시

상원의회규정 
18(e)
헌법 

제69조제6항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99조제5항, 
제115조

<표 13-2> OECD국가의 의회의원 임기개시와 임기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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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당선 선언시
하원의회규정 

20

법정임기만료 시

헌법 
제68조제4항
하원의회규정 

22(3)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99조제5항, 
제15조

스웨덴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소집시

헌법 
제153조제1항

정부기관법 
제3장제5조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소집일

헌법 
제153조제1항

정부기관법 
제3장제5조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133조제e항, 
제171조제2항, 

제172조
선거법 

제1장제4조
제2항

스위스

상원 공직 선서 시
의회의사규칙
제4조제1항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시 –

하원 공직 선서 시
의회 의사규칙
제4조제2항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시 –

캐나다

상원 선거일 당선인 결정 시

헌법 
제19조제3항

법정임기만료 시 헌법 
제25조제b항

하원 선거일 당선인 결정 시

법정임기만료 시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25조제e항

호 주
상원 선거일 당선인 결정 시 선거법 제42조 다음 총선거의 선거일 전날 만료 헌법 제13조

하원 당선 후 첫 회의 개시일 헌법 제57조 법정임기만료시 헌법 제5,28조

오스트리아

상원
당선인 결정 시

※ 주의회 인구비례로 간선

헌법 
제35조제1항

상원의원 
운영규정에 

관한 법 
제1조제1항

법정임기만료 시
헌법 

제35조제3항

의회조기해산 시 
상원의원운영

규정에 관한 법 
제3조제1,2항

하원
당선 후 첫 회의 개시일

※ 선거 이후 30일 이내에 회
의를 소집해야 함.

헌법 
제27조제1항하

원의원 
운영규정에 
관한 연방법 

제9조

새로운 의회의 
첫 회의 개시일

헌법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의회조기해산 시
※ 이 경우 연방대통령이 조기 

해산에 따른 임기만료일을 
정함.

헌법 
제29조제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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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상원
공직 선서 시

헌법 
제70조

(언어권별 선출의원)지명한 지방
의회의 첫 회의 개시일
(상원선출 의원)하원의회의 첫 회
의 개시일
– 상원선출 의석은 하원의원 득

표율에 비례해 언어권별 정당
에 배분

헌법 
제70조

선거법 제239조

하원 선거일 당선인 결정 시 – 법정임기만료 시 헌법 
제46조의회조기해산 시

체 코

상원 선거일 당선인 결정 시

헌법 
제19조제3항

법정임기만료 시

헌법 
제25조제b,e항하원 선거일 당선인 결정 시

법정임기만료 시

의회조기해산 시

칠 레

상원 공직 선서 시
상원의사규칙 
제4조제4항 

법정임기만료시
(종신상원의원 제외)

–

하원 공직 선서 시
하원의사규칙 
제32조제2항

법정임기만료 시 –

덴마크 단원제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헌법 

제32조제7항

새로운 선거일
헌법 

제32조제4항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32조제2,3항

에스토니아 단원제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헌법 

제61조제1항

새로운 의회의 당선인 결정시 
헌법 

제61조제1항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89조제6항, 
제97조제4항, 
제105조제4항 

핀란드 단원제 선거결과 확정 및 공표 시
헌법 제24조

선거법 제94조
새로운 의회의 선거일 헌법 제24조

그리스 단원제 선거결과 공표 시
헌법 

제53조제1항

법정임기만료 시 헌법 
제53조제1항의회조기해산 시

헝가리 단원제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헌법(STATE) 

제3조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헌법(STATE) 

제3조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STATE) 

제3조

아이슬란드 단원제 공직 선서 시

헌법 
제46,47조

의회상설규정
제1,2조

새로운 의회의 선거일

헌법 제24조

의회조기해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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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상원 – – 새로운 의회의 선거일
헌법 

제18조제9항

하원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선거법(1992)

 제33조
법정임기만료 시
시의회해산 시

선거법 
제34조

이스라엘 단원제 공직 선서 시
기본법(의회) 
제14,16조

새로운 의회의 선거일
기본법(의회)

제37조

의회조기해산 시 
※ 기존 의원의 임기는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까지 

기본법(의회)
제36조

이탈리아

상원 당선 또는 임명 결정시
상원규칙

제1조제1항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종신상원의원 제외)

헌법 제59,61조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88조

하원 선거결과 공표 시 하원규칙 제1조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헌법 제61조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88조

라트비아 단원제
의원 자격의 승인 시

공직 선서 시
(11월 첫 번째 화요일)

헌법 
제12조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헌법 
제12,13,48,49

조

리투아니아 단원제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공직 선서 시
헌법 

제59조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헌법 제59,63조

룩셈부르크 단원제 공직 선서 시

헌법 
제57조제2,3항

의회규정 
제3조제6항

법정임기만료 시
의회조기해산 시

–

멕시코 상원 공직 선서 시

헌법 제128조
의회기본법 

제62조제1,2항
의회내부규칙 
제8,9,193조

법정임기만료 시 –

네덜란드

상원 공직 선서 시
헌법 

제60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 
6월 7~13일 사이 화요일에 동시 

사임(상원의원은 주의회에서 
선출됨)

선거법 
제Q2조

하원 공직 선서 시
헌법 

제60조

3월 23~29일 사이 목요일에 
동시 사임 헌법 제64조

선거법 제C1조
의회 해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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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단원제 소집령 반환 지정일의 다음날 선거법 제54조
새로운 의회의 선거일 선거법 제54조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18조

노르웨이 단원제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의회의사규칙
제1조제1항

법정임기만료 시 –

폴란드

상원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전날
헌법 

제98조제1항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98조제3항,
제155조제2항, 

제225조

하원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

법정임기만료 시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전날

헌법 
제98조제1항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98조제3항,
제155,225조

포르투갈 단원제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헌법 
제153조제1항
의회의사규칙

제1조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헌법 

제153조제1항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133,171,
172조

슬로바키아 단원제 공직 선서 시 헌법 제75조
법정임기만료 시
의회조기해산 시

헌법 
제81a,89조

슬로베니아
상원
하원

선거 결과 공표 시
의원자격 승인 시

의회의원법 
제6,7조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시 –
튀르키예 단원제 공직선서 시 헌법 제81조 새로운 의원들의 임기 개시 시 –

출처: IPU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Start of the parliamentary mandate for newly elected members.’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mandate_new_start_event&structur
e=any__lower_chamber#map (검색일 2022.7.12.)
‘End of the parliamentary mandate.’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mandate_end_event&structure=any
__lower_chamber#map (검색일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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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각국은 당선인이나 의원의 사망·사직·그 밖의 사유로 공석이 된 공직을 채우기 위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방식을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되는 의원에 
대해서는 후순위 후보자 또는 대리후보를 지명함.

재·보궐 선거일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해당 사유 발생 시 선거관리기관 등이 날짜를 지정해 실시하는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 시기를 지정해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사유를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하고 
있음.

1 영 국

가. 실시사유

 재선거(re-election): 후보자의 사망, 선거무효 판결이 있는 경우 실시됨(1983년 국민대표법 

제144조, 부칙 제64호).

 보궐선거(by-election)

– 의회의원의 사망, 사퇴1) 

– 의원직이 상실되는 공공직무를 수행하는 경우(하원부자격법 제1조)

– 소환된 경우(의회의원소환법 제1,14조)

∙ 의원당선 이후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금고 또는 구류형이 확정된 경우, 하원의회로부터 

회기일 10일 이상 출석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허위비용청구수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소환 대상이 되며 선거권자의 10% 이상 서명이 있으면 의원직을 상실함. 

– 법원의 판결

∙ 법원에 의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파산법 제427조)

1) 영국 의회 전통이념인 1623.3.2 채택된 ‘의회결의안(Resolution of House)’에 따라 의원의 직무는 ‘명예(Honor)’보
다 ‘의무(Obligation)’로 간주되어 의원의 사퇴는 명목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전통을 훼손하지 않고 사퇴와 동일
한 결과를 주는 간접사퇴 방법을 사용함. 사퇴를 희망하는 의원은 영국 왕실에 의원직무수행에 대한 임금을 요청하는데 
왕실로부터 임금을 받는 자는 ‘정부조사 및 감독’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되어 의원의 주요의무와 배치되므로 영국 전통에 
따라 의원직 유지 부적격 사유로 간주되어 자발적 사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Wikipedia. ‘UK parliamentary by-elections.’
https://en.wikipedia.org/wiki/UK_Parliamentary_by-elections (검색일 20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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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1983년 국민대표법 제2조)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선거부정으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1983년 국민대표법 제159조)

∙ 개인의 부패 또는 불법행위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1983년 국민대표법 제160조)

∙ 선거와 관련해 당선을 목적 불법행위 등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

는 경우(1983년 국민대표법 제164조)

 선거는 결원이 생긴 선거구에서만 실시하고, 여러 의석의 결원이 생긴 경우 보궐선거를 같은 

날 실시할 수 있음.

나. 선거일시2)

 결원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절차는 없음.

– 대신 관습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정당의 원내대표(The Chief Whip)가 보궐선거를 발의함. 

 발의 후 의회의장이 보궐선거에 대한 선거소집령 발부 절차를 수행함.

 왕실서기(Clerk of the Crown)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선거소집령 발부(보통 의장이 소집령 

발부를 신청한 당일 발부)하고 선거관리관에게 송부함.

– 결원 발생 후 선거소집령 발부까지 시간제한은 없으나, 통상 3개월 이내에 발부(특히 집권

당이 유리한 시간을 선택하기를 원함)

 선거관리관은 선거소집령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관례에 따라 보통 목요일을 선거일로 

채택

※ 의회휴회 중(In Recess)인 경우 보궐선거는 사망 시에만 실시되고, 1975년 제정된 「휴회기간 중 선거

법(The Recess Election Act, 1975)」 제1,2조에 따라 의회의장은 선거소집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발부 6일 전 런던관보(London Gazette)에 고시해야 함. 

다. 세부절차3)

 선거소집령에 관한 증서(warrant for the writ) 발부 후 가능한 한 신속한 시일 안에 선거소

집령 발부(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제1호)

– 선거소집령 수령 후 2번째 날의 오후 4시까지 선거 공고(총선거와 동일)

– 후보자 등록은 총선거와 동일. 다만, 등록신청서 최종 제출일은 선거관리관이 지정하되 

영장 발부 이후 7일 이내 또는 선거일 공고 후 3일 이후 마감하며, 선거인등록 및 우편투

표신청은 선거일 11일 전에 마감함.

2) UK Parliament. ‘By-elections.’
https://www.parliament.uk/about/how/elections-and-voting/by-elections/ (검색일 2022.7.27.)

3) The Electoral Commission. ‘Election timetable for UK Parliamentary by elections-generic.’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5012 (검색일 20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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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기한 후 17일째부터 19일째 사이에 선거관리관이 지정한 

날짜에 실시(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제61(9),63(9), 64(6)호, 선거인등록 및 행정법 제14조)

– 선거소집령 발부 기준으로 21일에서 27일 사이에 실시

 총선거와 동일하게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투표함.

2 미 국

가. 실시사유

 사망 또는 사직

 폭동,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 편의 제공

 재임기간 중 연방공직 겸직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연방헌법 제1장 제6조)

 탄핵 또는 제명(연방헌법 제1장 제3,5조)

나. 실시절차

1) 연방차원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의회에서 소속 의원의 당선, 득표수 및 자격을 판단함(연방헌법 제1장 

제5조).

– 각 주에서는 연방의원의 자격요건을 직접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연방의회에서 의원직 상실을 결정해야 함.

– 하원의 결원 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하원의회 의장이 이를 공표한 뒤 결원을 충

원하기 위한 선거소집령을 발부함.

– 이 경우 49일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되, 75일 이내에 총선이 있거나, 하원의회의장 

공표 전에 이미 주지사가 보궐선거 실시를 공표한 경우는 그렇지 않음(연방법 제2편 제8조).

2) 주 차원

 재·보궐선거(Special Election)의 세부적인 일정과 절차는 각 주 단위로 실시됨.

– 상원의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주의회는 주정부에게 임시로 상원의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수정헌법 제17조).4)

4) NCSL. ‘Vacancies in the United States Senator.’
https://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vacancies-in-the-united-states-senate6373
02453.aspx (검색일 20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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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

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

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네테시, 유

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주(37개주)는 주지사에 의한 임시 상원의원 지

명을 허용하지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차기 주의회 총선거가 실시될 때 재․보궐선거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알래스카, 코네티컷,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미시피시,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오리

건,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 주(13개)는 주지사에 의한 한시적

으로 상원의원을 허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재․보궐선거를 통하여 상원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 하원의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정부가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선거소집령을 발부함

(연방헌법 제1장 제2조).

3)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5)

 상원의원(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0720조)

– 주지사는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 자격을 갖춘 선거인 중에서 임명함.

– 결원이 총선 후 1월 3일 전에 생긴 경우 임명된 자는 다음 총선 전에 별도로 재․보궐선거

를 실시하지 않은 이상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함.

– 임기 내 결원 충원을 위한 선거는 다음 총선 또는 다른 재․보궐선거와 함께 실시함. 

 하원의원(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0700조)

– 주지사는 성명서(proclamation)을 발표해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재․보궐선거를 실시함.

– 결원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성명서가 발표되어야 하며, 모든 카운티 감독위원에게 

사본을 송달해야 함(재난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는 제외). 

 실시시기(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0703조)

– 성명서가 발표된 날로부터 126일에서 140일 사이 화요일에 선거를 실시함.

– 결원이 생긴 선거구 내의 다른 선거와 함께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성명서가 발표된 날로

부터 200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음.

– 재난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공휴일 다음 날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못함.

5)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California Elections Code」 Division 10. Local, Special, 
Vacancy, and Consolidated Elections. Part 6. Elections to Fill Vacancies. §10700, 10703, 10720.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expandedbranch.xhtml?tocCode=ELEC&division
=10.&title=&part=&chapter=&article=&nodetreepath=12 (검색일 20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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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일반선거 즉, 총선거(élection générale)에 대비되는 의미에서 부분선거

(élection partielle)라는 용어로 재·보궐 선거를 통칭함.

가. 실시사유(선거법 제178,322조)

 선거가 무효로 된 경우

 헌법위원회에 의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과 관련한 사기 또는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피선

거권이 상실된 경우(선거법 제136, 136-1, 137-2조)

 선거법상 규정한 직책 외 겸직이 금지된 다른 직을 맡아 의원직을 사직한 경우(헌법 제23조에

서 국무위원의 의원직 겸직을 금지함)

나. 상원의원

 다수대표제를 통해 선출된 의원이 선거무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직위 상실, 겸직금지로 

인한 사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동시

에 선출된 대리후보자(remplaçant)로 충원(선거법 제319조)

– 제319조에서 정한 바와 다른 경우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선거구의 선거가 무효로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부분선거 실시(선거법 제322조)

 비례대표제로 선출된 의원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명부상의 다음 순위자가 승계(선거법 

제320조)

 실시절차

– 부분선거는 일반적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규정에 따라 실시(선거법 제324조)

– 선거는 상원의원 선거인을 소집하는 소집령(décret) 공포일로부터 일곱 번째 일요일(선거

일 7주 전에 선거공고)에 실시(선거법 제311조). 

다. 하원의원

 선거무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직 상실, 겸직금지로 인한 사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외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하원의원의 총선거 때까지 대리후보

자로 충원(선거법 제176조)

– 선거구 선거가 무효로 된 경우, 선거법 제176조에 정한 바와 다른 이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 3개월 이내에 부분선거를 실시. 단, 하원의 임기만료일 12개월 이내에는 부분선거

를 실시하지 않음(선거법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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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절차

– 보궐선거는 일반적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규정에 따라 실시(선거법 제178-1조)

– 선거는 하원의원 선거인을 소집하는 소집령 공포일로부터 일곱 번째 일요일에 실시(단, 

과데루프, 귀얀, 마르티니끄는 예외로 토요일에 실시)(선거법 제173조) 

4 독 일

가. 재선거(Wiederholungswahl)(연방선거법 제44조, 연방선거법시행령 제83조)

 실시사유

– 선거 종료 후 선거심사 절차에서 선거가 완전히 무효 또는 일부가 무효로 선언되는 경우

※ 선거심사는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방의회 내에서 구성되는 선거심사위원회가 선거의 효력 

유무를 심사해 결정함(｢선거심사법｣에 규정, 자세한 내용은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독일편 

p.763 참조).

 실시시기

–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결정의 효력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후 최소한 60일 이내에 실시

되어야 함. 

– 선거가 일부만 무효이고, 새로운 연방의회 선거가 6개월 안에 실시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

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음. 

 실시절차

– 재선거일은 주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데, 재선거가 독일 전역에서 실시되는 경우에

는 연방대통령이 재선거일을 정함.

– 재선거는 본 선거와 동일한 규정, 동일한 입후보자 추천으로 이루어짐. 

– 또한, 본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본선거와 동일한 선거인명부에 기

초하여 재선거가 실시됨(다만, 선거심사절차에서 선거무효결정이 입후보자 추천 및 선거인명부

에서의 흠결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

나. 보궐선거(Ersatzwahl)

1) 의원직 상실 사유(연방선거법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선거심사절차를 통해 의원직 획득이 무효로 결정된 경우

 연방의회 운영위원회 의겨로 선거 결과가 새롭게 확정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피선거권 상실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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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임한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소속 정당 또는 그 정당의 하위조직이 기본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단체

로 확정된 경우

※ 다만, 선거구에서 당선이 무효로 되었지만, 정당명부에서도 동시에 당선이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됨(제46조제2항).

2) 의원직 승계절차(연방선거법 제48조제1항)

 당선된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선 승낙을 거부한 경우 또는 연방의회 의원이 사망하거나 기타

의 사유로 의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정당의 정당명부의 후순위자에게 승계됨.

 정당명부의 등록 시점 이후부터 해당 정당을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의 일원이 된 정당명부 

후순위자는 의원직 승계 시에 배제됨. 

– 또한, 정당명부 후순위자가 지역구에서 당선된 자로서 의원직 승낙을 거절한 자이거나 

연방의회 의원직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의원직 승계에서 배제됨.

 정당명부에 따른 후순위자가 없는 경우 해당 의석은 공석으로 둠. 

 정당명부에 따른 의원직 승계 결정은 주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하며, 주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의원직 승계자에게 통지하고 1주일 내로 의원직 승계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제출을 서면으

로 요구함.

3) 실시절차(연방선거법 제48조제2항)

 해당 선거구 당선자 또는 의원이 무소속이거나 해당 당선자 또는 의원의 정당이 해당 주에서 

정당명부를 등록하지 못해 정당명부에 따른 후순위자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궐선거를 

실시

 결원 발생 후 늦어도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고, 6개월 안에 새로운 연방의회 선거가 

실시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고 해당 의석을 공석으로 둠.

 보궐선거는 일반적인 선거 규정에 따라 실시되며, 선거일은 주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결정

다. 추가선거(Nachwahl)(연방선거법 제43조, 연방선거법시행령 제82조)

 실시사유

– 하나의 선거구 또는 투표소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6)

6) 법규정에 구체적인 사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물리력을 동원한 투표방해행위 등과 같이 실제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해당 선거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를 중단하는 경우 등 포괄하는 것으로 투표함 훼손으로 인해 추가선
거가 실시된 사례가 있는 것처럼 투표장 내에서의 폭력행위 등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직접, 평등, 보통, 비 선거의 
원칙이 훼손되어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제적인 사실 전부가 요건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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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후보자 중 한 명이 후보 등록 후 선거 실시 전에 사망한 경우

– 기타 불가항력 등으로 선거가 실시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실시시기

– (실시되지 않은 경우) 최소한 본 선거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함.

– (사망의 경우) 선거 당일에도 실시할 수 있으며, 최소한 본 선거일로부터 6주 이내에 실시

되어야 함.

 실시절차

– 추가선거일은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주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결정

– 기타 관련절차는 모두 본 선거와 동일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짐.

5 일 본

가. 재선거 실시사유

1)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및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공직선거법 제109조)

 당선인이 없는 때 또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의 의원정수에 미달한 경우

 당선인이 사망한 경우

 당선인이 제99조(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인의 실격)·제103조(당선인이 겸직금지의 직에 있는 

경우 등의 특례)제2항이나 제4항 규정에 따라 당선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제204조(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제208조(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

원의 당선효력에 관한 소송)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소송의 결과로 당선인이 

없게 되거나 또는 당선인이 그 선거의 의원정수에 미달한 경우

 제210조(총괄주재자·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의 효력 및 입후보자격에 관한 소송 등) 

또는 제211조(총괄주재자·출납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 등이었던 자의 당선무효 및 입

후보금지  소송)에 의한 소송의 결과로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또는 제2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 해당 소송에 대한 소가 각하되거나 소장을 각하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해당 소송의 취하로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었을 때

 제251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및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공직선거법 제110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경우 결원의원 총수(당선인 부족수)가 해당 선거구 의원정수의 4분

의 1을 초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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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경우 결원의원 총수(당선인 부족수)가 통상선거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한 때

 중의원비례대표의원 및 참의원비례대표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 결과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된 때

 참의원비례대표의원(재임기간이 동일한 자)선거에서 당선인의 부족수가 통상선거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재임기간을 달리하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동시에 재선거 실시(다만, 해당 사유가 재임기간을 달리하는 비례대표의원 선거일 고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보궐선거 실시사유(공직선거법 제113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재임기간이 동일한 자를 말함)이 통상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제110조제1항 당선인 부족수가 해당 선거구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재임기간이 동일한 자를 말함)의  부족수가 통상선거의 의원정수의 4분

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

※ 다만, 참의원의원의 결원수가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경우 재임기간

이 다른 의원의 선거가 실시되거나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 있어서 재임기간이 동일

한 선거구선출의원의 재선거 또는 재임기간을 달리하는 선거구선출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위 요건

에 불구하고 보궐선거 등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실시시기(공직선거법 제33조의2)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선거 재선거

–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의원정수에 미달한 경우: 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0

일 이내

– 선거무효 인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 재선거(위의 경우 제외) 또는 보궐선거[‘통일대상재선거(統一対象再選挙) 

및 보궐선거’라고 함]

– 9월 16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월 네 번째 일요일

–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월 네 번째 일요일

 임기만료 6개월 전부터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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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상보충(繰上補充)(공직선거법 제97, 97조의2, 112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득표수가 같아 선거회에서 선거장이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

정한 경우(공직선거법 제95조제2항)에는 해당 직위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동점자 중 당선

인으로 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이들 중에서 선거회에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함.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명부등재자 

중에서 당선인이 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는 선거회를 열어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해야 함.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결원이 해당 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때에는 법정득표수

(공직선거법 제95조제1항 단서)를 득표한 자 중에 당선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선거일 

후 3개월 경과 후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동점자 중 당선인으로 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이들 중에서 선거회에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함.

※ 선거장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결원 사유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회를 개최해 

당선인을 결정해야 함.

6 스페인

 상원·하원의원 모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기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여지가 

없어 관련 규정이 없고, 결원 시 의석승계를 규정하고 있음.

가. 결원사유  

 상원의원직 상실 사유(상원의원 내무규칙 제18조)7)

– 법원의 최종 판결 또는 결정을 통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 법원의 결정에 의한 직무수행 불능

– 사망

– 관련 법령에 의한 피선거권 상실

– 임기만료 또는 의회해산에 따라 임기가 실효된 경우

- 사직

7) SENADO. 「Standing Orders of the Senate」 Subchapter 2. Declaration of vacancies Section 18.
https://www.senado.es/web/conocersenado/normas/reglamentootrasnormassenado/detallesreglamen
tosenado/index.html?lang=en (검색일 20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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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의원직 상실 사유(하원의원 내무규칙 제22조)8)

– 법원의 최종 판결 또는 결정을 통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 사망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직무수행 불능

– 임기만료 또는 의회해산에 따라 임기가 실효된 경우

- 사직

나. 의석승계

 상원의원이 사망, 직무수행 불능 또는 사직 할 경우 의석은 상원의원 후보자군에 포함된 1명

의 대리후보자로 의석이 승계됨(선거법 제166조).

– 상원의원은 1~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다수대표제를 통해 선출되며, 상원의원 후보자 

추천 시 2명의 대리후보자를 포함시켜야 함(선거법 제171조).

– 대리후보자들의 이름은 후보자명부에 명시되어 관보에 게재되며, 기타 모든 선거 관련 

문서에도 게재되어야 하나 투표용지에는 명시하지 않음.

 하원의원이 사망, 직무수행 불능 또는 사직할 경우 같은 선거구 후보자명부에 있던 다음 순위 

후보자에게 의석이 승계됨(선거법 제164조).

– 세우타와 멜리야에서 선출된 하원의원의 경우 후보자 추천시 포함된 1명의 대리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함.

※ 세우타와 멜리야 선거구(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에서는 하원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시 1명

의 대리후보자를 포함시켜야 함(선거법 제170조).

다. 선거의 재실시(헌법 제99조)

 하원의회가 새로 출범하면 국왕은 원내정당 대표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의회의장이 총리 후보

자를 추천함.

– 하원의회에서 총리후보자를 선출하면 국왕이 총리를 임명하는데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

면 재투표를 실시함(재투표에서는 단순다수득표로 선출)

–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첫 투표일로부터 2개월 후까지 누구도 선출되지 못한 경우 양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실시함.

8) CONGRESO DE LOS DIPUTADOS. 「Reglamento del Congreso(Standing Orders of the Deputies)」 
Artículo 22.
https://www.congreso.es/web/guest/cem/t1cap4 (검색일 20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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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거소송에 따른 재선거(선거법 제112,113조)

 선거소송은 당선인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선거위원회에 제기해야 함.

 선거소송 담당 재판부는 기각결정, 선거 및 당선인 결정 효력에 대한 결정, 당선인 결정 무효 

또는 정당한 당선인 공고, 선거무효 및 재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 판결함.

 선거무효 또는 재선거 실시를 결정한 경우

– 투표를 다시 실시하거나 일부 무효로 선거구 의석수 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선거 미실시

7 스웨덴

가. 의석승계

 의회의원이 재임 중 사퇴할 경우 중앙선거청은 의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사퇴하는 의원의 대리

의원을 새로운 의회의원으로 지명함(선거법 제14절 제18조).

※ 대리의원 선출방식은 제13장 당선인 스웨덴편, p.721 참조 

나. 재선거(Omval)(선거법 제15절 제13조)

 선거감독위원회(Valprövningsnämnden)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해당 선거구에 재선거를 명해야 함.

– 관련 행정기관이 선거의 준비 및 실시와 관련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경우

– 투표를 방해 또는 투표용지를 위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최종 집계를 새로 하거나 경미한 조치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거감독위원회는 선거청에 

정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위임할 수 있음.

– 발견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될 때에만 이루어져야 함.

– 의원과 대리의원이 재임 중 사퇴하여 의원과 대리의원을 지명하는 과정(선거법 제14절 제

18~24조)에서 법에 규정된 절차 위반이 최종집계에 영향을 준 경우 선거감독위원회는 

최종집계를 무효화하고 결정기관에 필요한 정정조치를 취할 임무를 부여할 수 있음(선거

법 제15절 제14조).

  재선거는 무효로 된 선거와 관련 있는 선거구 고정의석과 조정의석 수에 대해서만 적용됨.

– 선거일은 정부에서 결정하며 일요일에 실시됨.



제1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   749

다. 임시선거(Extra val)

1) 내각불신임 선언에 따른 임시선거(정부구성법 제6절 제9조, 제13절 제4조)

 내각은 총리 또는 개별 각료에 대해 불신임을 선언하고 총선(odinarie val) 사이에 임시선거

를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새로 구성된 의회가 최초 소집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내각불신임 선언에 따라 

각료 전원이 해임되고 신정부의 인수를 기다리고 있을 때는 임시선거 불가

 임시선거를 결정한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함.

– 선거일은 내각에서 결정하며 일요일에 실시됨(선거법 제1절제2,3조).

2) 총리 임명 부결에 따른 임시선거(정부구성법 제6절제3,4,5조)

 새로 구성된 의회는 소집 후 2주 이내에 총리를 선출해야 함.

– 의회의장은 정당 대표 및 부의장과 사전협의를 통해 총리 임명을 제안하고 의회는 4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함.

– 재적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이 4차례 반복되면 3개월 이내에 임시선거를 실시해야 함.

 임시선거일은 의회의장이 중앙선거청과 협의해 결정하며, 일요일에 실시됨(선거법 제1절제3조).

8 스위스

가. 의석승계(Nachrücken)(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5조)

 하원의원이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는 경우 주 정부는 같은 후보자명부에 있는 첫 번째 후순위

자가 선출된 것으로 선언해야 함.

 만약 후순위자가 그 직을 맡을 수 없거나 맡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후보자명부에 다음 순위

자가 승계함.

나. 후보자 추천(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6조)

 의석이 후순위자로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 사임한 하원의원이 기재되어 있는 정당의 명부 서명

인의 3/5(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명부를 제출한 주정당(정치적 권리

에 관한 연방법 제24조제3항)의 대표는 후보자 추가 추천 권한이 있음.

– 주정부는 추천권이 있는 주정당 대표에게 30일 이내에 후보자명부 제출을 권고하고, 주정

부는 후보자명부 사본 및 서명인의 이름과 주소를 교부함(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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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방식으로 추천된 후보자는 후보자명부 수정(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2,29조) 후 투

표 없이 법 제45조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주정부가 선언

다. 보궐선거(Ergänzungswahl)(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6조)

 후보자 추천권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일반 선거가 실시됨. 

– 이 선거는 단순다수대표제를 적용하지만 2개 이상의 의석을 채워야 하는 경우에는 비례대

표제 규정을 적용함.

 명부의 후보자 수가 의석수보다 적어 후보자를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궐선거를 실시함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4조).

※ 주 정부는 보궐선거일을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로 결정해야 함(정치와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19조).

9 캐나다

가. 실시사유

 연방의회의원과 주의회의원의 겸직(의회법 제22~24조)

 사직(의회법 제25~27조)

 사망, 공직의 수락, 관할 법원의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의회법 제28조)

 최다득표수가 동일해 해당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없는 경우(선거법 제318조)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자이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사기 또는 부정부패 행위

로 인해 선거가 무효 또는 선거를 취소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공석이 발생할 경우(선거법 

제524,531조)

나. 실시절차(선거법 제57조, 의회법 제28~31조)9)

 하원에 공석이 발생하면 하원의장은 지체 없이 보궐선거 선거소집령 발부를 위한 증서

(Warrant)를 선거관리청장에게 발송해야 함. 

9) Elections Canada. ‘The Electoral System – By-election.’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res&dir=ces&document=part5&lang=e#p56 (검색일 
2022.7.27.)
Elections Canada. ‘The Calling of a Federal By-election.’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vot&dir=bkg&document=ec90700&lang=e (검색일 
20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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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독(Governor General)은 선거관리청장이 하원의장의 증서를 수령한 후 11일에서 180일 

사이에 총리(Prime Minister)와 협의해 보궐선거 날짜를 결정해야 함.

– 총선 예정일 9개월 이내에 생긴 결원의 경우, 의원 임기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 재․보궐선

거 소집령이 발부되지 않음(의회법 제31조).

 선거일은 선거소집령이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최소 36일 이후 50일 이내로 정함.

 보궐선거일이 결정되면 선거관리청장은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관에게 선거소집령을 발부하며, 

만일 선거소집령 발부 후 의회 해산으로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궐선거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

 보궐선거는 총선거와 특별투표, 거주요건, 선거비용 보전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거의 

같은 방식으로 실시됨.

10 호 주

가. 실시사유(헌법 제45조)

 의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헌법 제19,37조)

 무단으로 2개월 연속 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헌법 제20,38조)

 외국정부에 대해 충성, 복종 또는 유착관계가 인정되거나 외국 시민으로 권리 또는 특권을 

부여받은 경우

 1년 이상 징역의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복역이 예정된 경우, 반역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왕실에서 급여를 받거나 연방 세입으로 왕실 관련 활동을 하면서 수당을 받는 공직을 보유하

는 경우

 연방 공공서비스와 계약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

 파산 또는 지급불능인 채무자와 법적으로 관련되어 이익을 취하는 경우

나. 상원의원(헌법 제15조, 연방선거법 제44조)

 상원의원이 임기만료 전에 공석이 된 경우 상원의장은 주지사(State Governor) 또는 준주 

행정관(Territory Administrator)에게 통지함(헌법 제21조).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의 경우 주 상·하원합동회의에서 선출하고,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

는 주는 주의회에서 투표해 충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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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제) 퀸즈랜드 주, 호주수도준주, 북부준주

– (양원제)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서부오스트레일리아, 남부오스트레일리아, 태즈매니

아 주

 의회가 폐회 중인 경우 주 또는 준주 총독은 의회의 다음 회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되기 전 또는 임기 만료 전까지 충원될 의원을 임명할 수 있음.

 새로 선출 또는 임명되는 의원은 전임자와 같은 당 소속이어야 함.

다. 하원의원10) 

 하원의원 결원 시 하원의장은 보궐선거(By-elections)를 실시함(헌법 제33조).

– 하원의장은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소집령을 발부해야 함.

– 하원의장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방총독(Governor-General)이 대신함.

 하원의원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후 선거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실상 해당 선거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선거(Supplementary Election) 실시에 관한 선거소집령이 즉시 발부되

어야 함(연방선거법 제181조). 

– 새로운 선거소집령이 발부되지만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명부는 그대로 유지됨.

 관할 법원에서 선거무효 확정판결을 내린 경우 새로 선거를 실시해야 함(연방선거법 제374조).

10) AEC. ‘By-elections and supplementary elections.’
https://www.aec.gov.au/elections/supplementary_by_elections/ (검색일 20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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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 재선거: 후보자가 없는 때, 선거무효 판결,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사망, 당선
무효 된 경우

∙ 보궐선거: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경우
∙ 비례대표의원: 소속 정당의 후보자명부 차순위자로 충원

공직선거법 
제195,200조

영 국

∙ 재선거: 후보자의 사망, 선거무효 판결이 있는 경우
∙ 보궐선거: 의원의 사망, 사퇴, 겸짐금지 위반, 소환된 경우, 파산, 1년 이상의 징

역․금고형, 당선무효 판결 등
∙ 결원이 발생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보궐선거 발의, 의회의장이 보궐선거에 관한 

선거소집령 발부(통상적으로 공석발생 3개월 이내)

1983년
국민대표법
제144조, 

부칙 제64호

미 국

∙ 상원의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주지사가 다음 선거시까지 임시후임자를 임명
하거나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결원을 충원(주마다 다름)

∙ 하원의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주지사가 공고하는 보궐선거로 충원(주마다 다
름)

연방헌법 
제1장 제3,5,6조

연방법 
제2편 제8조

프랑스

∙ 다수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상원의원이 사망하거나 행정부 또는 헌법평의회 구성
원직 승낙, 정부의 잠정임무 6개월 이상 연장 수행 시 동시에 선출된 대리후보로 
충원

∙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의원은 해당 명부상의 다음 순위자로 충원
∙ 하원의원의 경우 다음 총선거까지 대리후보자로 교체
∙ 선거무효와 대리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

선거법 
제176조

독 일

∙ 비례대표의원의 경우 소속 주명부 차순위자로 충원
∙ 보궐선거: 선거구의 무소속후보자거나 해당 주에서 정당명부를 등록하지 못한 경

우 실시(60일 이내 실시)
∙ 재선거: 선거무효 결정 확정 후 60일 이내 실시
∙ 추가선거: 하나의 선거구 또는 투표소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본선거일로 

3주 이내 실시), 선거구 후보자 중 한 명이 후보자 등록 후 선거 전에 사망한 
경우(본선거일로부터 6주 이내 실시)

연방선거법 
제43,44,48조

일 본

∙ 재선거: 당선인수 미달, 선거일 후 당선인 사망, 당선무효의 경우
∙ 보궐선거: 의원의 사망·사직·퇴직으로 중의원의원 결원발생, 참의원의원정수 

1/4 초과 결원 발생, 비례대표선거구에서 해당 선거구 정수의 1/4 초과 결원 
발생 시 실시

∙ 실시시기: 중의원·참의원 재선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40일 이내, 보궐선거는 
9.16~3.15 사이는 4월의 네 번째 일요일, 3.15~9.15 사이는 10월의 네 번째 
일요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재선거는 사유 발생일부터 50일 이내, 임기만료
일 6개월 전부터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33조의2, 
제109,110,

113조

스페인 ∙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선거법 

제164,166조

스웨덴
∙ 사퇴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리후보자로 충원
∙ 재선거: 선거무효시 실시
∙ 임시선거: 내각불신임 선언 시, 총리 임명 부결 시 실시

선거법 
제14절 제18조, 

제15절 13,14조
정부구성법

제13절 제4조, 
제6절 제9조

스위스
∙ 결원 발생 시 후보자명부에 있는 차순위자(후보자 추천)로 충원
∙ 보궐선거: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실시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5,56조

<표 14-1> OECD국가의 의회의원 결원 시 보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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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상원의원: 총독이 임명
∙ 하원의원: 겸직, 사직, 사망, 선거무효 등 판결이 나온 경우 보궐선거 실시

선거법 
제57,318,524,

531조
의회법

제22~28조

호 주
∙ 상원의원: 총독이 소집한 상·하원의원합동회의(또는 주의회)에서 선출
∙ 하원의원: 사직, 무단 회의 불참, 1년 이상 징역의 중범죄, 파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보궐선거 실시

헌법 
제15,33,45조

연방선거법 
제44조

오스트리아
∙ 상원의원: 의원 선출 시 동시에 선출된 대리후보자로 충원
∙ 하원의원: 후보자명부 중 차순위자로 14일 이내에 충원 

헌법 제34조제2항
의회선거법 

제98조제5항

벨기에
∙ 의원 선출 시 동시에 선출된 대리후보자로 충원
∙ 대리후보자로 충원 불가 시 40일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보궐선거일은 법령으로 

결정하며 본선거 실시 3개월 전에 공석 발생할 경우 의회에서 결정)

선거법
제106,117조

칠 레
∙ 의회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에서 지명
∙ 정당명부에 함께 등록하지 않은 무소속의원의 결원 발생 시 공석으로 둠.

헌법 제51조

체 코
∙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해당 의석은 공석으로 둠.
∙ 의원이 속한 정당이 해산되어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 해당 의석은 공석으로 둠.

선거법
제54조제1~3항

덴마크

∙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대리후보자로 충원
 ‑ 내무부는 의석 배분 결정시에 지역별, 정당별 대리후보자 명부를 의석배정순위와 

보상의석 유무에 따라 작성함. 
∙ 해당 선거구내에 정당의 대리후보자가 없는 경우 지역내 가장 의석이 많은 선거구

로 의석을 이전함.
∙ 지역 전체에 정당의 대리후보자가 없는 경우 다른 두 지역 중 가장 대규모의 (정당

이 보상의석을 획득하지 않은)선거구에 의석을 이전
∙ 위 방법으로 충원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 실시

의회선거법 
제92조

에스토니아
∙ 사망, 사직, 제명 등의 이유로 결원 발생 시 등록된 대리후보자로 교체
 ‑ 전국적으로 5% 이상 득표한 정당에 소속된 후보들 중, 득표수가 많은 후보, 

동일 득표의 경우 후보자명부의 순서에 따라 대리후보자를 등록

헌법 제64조 
의회선거법 

제75조

핀란드
∙ 선거결과 결정시 같은 명부상의 차순위자를 대리후보자로 임명하고 결원 발생 시 

의원직을 승계
선거법
제92조

그리스
∙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 보궐선거 실시

의회선거법 
제104조

헝가리
∙ 지역구의원 결원 시 보궐선거 실시 
∙ 비례대표의원의 결원 시 소속 정당이나 연합명부의 후보 중에서 충원하고 명부에 

후보자가 더 이상 없을 경우는 공석으로 둠.

의회선거법 
제19,20조

아이슬란드 ∙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선거법 제111조

의회절차법 
제65조

아일랜드 ∙ 보궐선거 실시
선거법(1992)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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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기본법(의회)

제43조

이탈리아
∙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의석배분방식에 따라 동일 지역내 차순위 중대선거구로 의석을 이전
∙ 소선거구의 의석이 공석이 된 경우 보궐선거 실시

하원선거법 
제84,86조

라트비아
∙ 사퇴, 사망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선거법 
제41조

리투아니아
∙ 비례대표의석의 경우 해당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소선거구 의석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다음 선거일까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함.

선거법
제177,178조

룩셈부르크

∙ 사퇴, 사망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정당명부에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공석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자는 내무부 장관이 결정

선거법
제167,259조

멕시코

∙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일 경우 선거절차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로 보궐선거 
실시

∙ 하원지역의원 결원 발생 시 보궐선거 실시
∙ 하원비례대표의원 결원 발생 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상원비례대표의원 결원 발생 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연방선거법 
제23조

네덜란드
∙ 사망, 사직, 제명, 공직 임명 등의 이유로 결원 발생 시 14일 이내에 정당명부에 

있는 차순위자로 충원

헌법 제57조
선거법 

제X1~X3,W1조

뉴질랜드
∙ 지역구의원 결원 시 보궐선거 실시. 단, 의회 임기가 6개월 내에 만료되거나, 

의원 75%의 찬성으로 충원하지 않을 것이 의결된 경우 공석으로 유지
∙ 비례대표의원의 결원 시 같은 정당 후보자명부의 차순위자가 승계

선거법 
제129,131,

137조

노르웨이 ∙ 결원 발생 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선거법

제14‑1조

폴란드
∙ 상원의원: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
∙ 하원의원: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선거법
제251,283조

포르투갈 ∙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의회선거법 

제18조

슬로바키아

∙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선호투표로 3% 이상 득표한 차순위 후보자가 있는 경우 정당에 관계없이 해당 

후보자로 충원 
∙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또는 정당이 해산되어 차순위자로 충원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의석은 공석으로 둠.

선거법
제71조제1~3항

슬로베니아
∙ 의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명부에 후보자가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의회임기만료 6개

월 이내의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함.

의회선거법 
제17,18조

튀르키예

∙ 결원 발생 시 중간선거(Midterm Election) 실시
 ‑ 중간선거는 임기 중 1회만 실시할 수 있음.
 ‑ 총선 30개월 이전에는 중간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나 결원이 의원 총수의 5% 

이상이 될 경우 의회는 3개월 이내로 실시를 결정해야 함.
 ‑ 총선 1년 전에는 중간선거를 실시할 수 없음.

의회선거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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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각국은 선거 결과에 관한 이의제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확실히 구분해두지 않고, 선거의 효력이라는 넒은 의미에서 해석하고 
있음.

대부분의 국가들이 해당 선거구 내 법원에 소송의 형태로 제기하는 반면, 프랑스는 헌법평의회, 독일은 연방하
원, 스웨덴은 선거감독위원회, 스페인은 선거위원회, 스위스는 주정부에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를 제기함.

1 영 국

가. 소의 제기(1983년 국민대표법 제121,122조)

 선거소송은 선거 및 당선무효의 효력을 다루게 되는데 절차상 구분은 명확하지 않음.

– 선거무효(1983년 국민대표법 제144조): 선거 또는 당선에 이의가 제기된 때 선거법원이 

해당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당선을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진 부패행위 

및 위법행위로 선거 결과가 좌우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선거가 무효로 됨.

– 당선무효(1983년 국민대표법 제159,164조): 당선된 후보자가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이 후보

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를 범했을 경우 후선거 결과를 좌우할 만큼 

광범위하게 행해졌다고 입증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됨.

 선거인·후보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피고는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해 소가 제기된 

당선인이 되며, 선거관리관의 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선거관리관이 피고가 됨.

 해당 선거구의 의원당선 고시, 즉 대법관부 사무총장에게 당선 보고가 있은 후 21일 이내,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28일 이내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잉글랜드·웨일즈는 고등법원,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대심원민사부, 북아일랜드는 북아일

랜드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나. 소송 진행

 선거소송은 원칙적으로 선거법원(election court) 관할임(1983년 국민대표법 제123조).

– 선거법원은 선거소송에 관해 해당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을 지정하며, 잉글랜드 및 웨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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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는 런던에 소재하는 고등법원의 여왕좌부(Queen’s Bench Division)에서 선거

소송을 위해 구성된 근무명부에 등재된 법관 중 매년 윤번으로 선임

– 북아일랜드의 경우 「재판법(북아일랜드)[Judicature(Northern Ireland) Act, 1978]」 제

108조에 따라 선정된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Court of Appeal) 2명의 법관이 담당하

며 선거법원의 법관은 고등법원 법관과 같은 권한·관할권·권위를 가지며 하나의 기록보

존법원(court of record)이 됨.

 재판관할은 원칙적으로 해당 선거구 안의 지역법원이지만 고등법원은 소송의 심리 편의상 

다른 장소를 선정할 수 있으며, 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통상 런던에서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1983년 국민대표법 제123조).

 선거소송의 심리는 공개법정에서 배심원 없이 진행되며, 해당 재판의 공정을 위해 결심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계속되며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소요

됨(1983년 국민대표법 제139조).

 선거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과 입증내용에 따라 득표수의 삭감, 선거 또는 당선무효를 선고할 

수 있음(1983년 국민대표법 제164~166조).

– 즉, 전반적인 부패행위 등으로 인한 선거무효, 부패대리인의 고용으로 인한 당선무효, 부패

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득표수의 삭감 등이나 사소한 법규위반의 경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선거가 실질적으로 법규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실시되었음이 입

증되는 경우 선거가 무효로 되지는 않음.

다. 판 결(1983년 국민대표법 제121,122,144조)

 판결 결과는 하원의회 의장에게 보고되며, 하원의원의 당선 확인 또는 변경, 새로운 선거실시

를 위한 선거소집령의 발부 또는 결정의 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됨.

2 미 국

각 주마다 그 규정이 다르나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다음과 같음.1)

1)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California Elections Code」 Division 16. Elections Contests 
(16000~16940)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expandedbranch.xhtml?tocCode=ELEC&division
=16.&title=&part=&chapter=&article=&nodetreepath=18 (검색일 20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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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 제기 사유(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6100조)

 선거권자는 누구나 선거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투표구 위원회나 그 위원이 위법행위의 죄가 있을 때

– 당선인이 선거일 현재 당선 자격이 없을 때

–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투표구 위원회에 뇌물을 주었거나 주려고 한 혐의가 있을 때

– 불법적인 투표용지로 투표했을 때

– 법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자가 법에 따라 투표를 하려 했으나 거부된 경우 

– 개표 결과 당선인이 바뀔 수 있는 오류가 있을 때

– 투표지 개표 프로그램이나 산출 과정에 오류가 있을 때

나. 소 제기 절차(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6400조)

 선거권자가 당선에 대해 소를 제기할 때 다음의 사항들을 특별히 제시하는 서면 진술서를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의 서기관에게 제출해야 함.

– 제기자의 이름 및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가 치러진 선거

구의 선거권자라는 사실   

– 피고의 이름

– 공직

– 소를 제기한 이유 및 근거 법조항

– 개표 결과를 공표한 날짜  

다. 판 결(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6600조)

 법원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소가 제기된 선거에 대해 결정해야 하며, 결정에 필요한 모든 

권한이 있음. 또,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계속할 수 있고, 지속에 필요한 비용은 요청한 

당사자가 지불

※ 법원에 의해 당선이 확정되면 비용은 제기자에게 부과하나, 선거시행이나 개표 결과를 검표한 투표구위

원회의 잘못으로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보류되면 선거를 시행한 카운티나 시에 부과되고, 다른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보류되면 피고가 비용을 부담(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6800조)

 법원은 당선무효소송에서 제기된 논거에 대해 당사자들의 증거와 제시하는 주장을 듣고, 당선

을 확정, 무효, 보류에 대한 판결을 해야 함(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6603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누구든지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69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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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가.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사유

 선거무효

– 행정재판소가 사기를 이유로 선거무효판결을 할 수 있음(선거법 제118-1조).

– 선거 결과 공표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로 선거운동을 했거나 선거에 참여했던 선거구의 선거

인명부에 등재된 자가 헌법위원회에 하원의원 선거에 대해 당선무효 사유로 소를 제기한 경

우 헌법위원회는 제소된 선거소송을 무효로 하거나 투표조사위원회의 선언 및 그 후보자가 

정당하게 당선되었음을 공표한 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선거법 제186조).

 당선무효

– 선거담당판사가 선출된 후보자의 피선거권 무효를 결정한 경우 선거담당판사가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음(선거법 제118-3조제3항).

– 헌법위원회의 예심에서 후보자가 정치자금 투명성을 위해 개인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한 

신고서와 선거운동회계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선이 공표된 

후보자의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함(선거법 제186-1조).

나. 소의 제기

 후보자로 선거운동을 했거나 선거에 참여했던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등록한 모든 자는 선거 

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헌법위원회에 하원의원선거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

음(선거법 제180조).

 선거소송은 헌법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도지사에게 문서로 제기할 수 있음(선거법 제181조).

 소의 제기로 당선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며, 모든 우송료와 등록비가 면제됨(선거법 제182조).

 헌법위원회 사무총장은 제기된 소에 대한 결정을 지체 없이 하원의회에 통보(선거법 제183조)

다. 판  결

 후보자의 선거운동계좌가 사기로 인해 폐쇄되거나 선거비용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후보자가 투표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기만 행위를 한 경우 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하고, 당선인의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함(선거법 제118-3,118-4조).

 헌법위원회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소된 선거를 

무효로 하거나, 후보자의 당선을 취소할 수 있음(선거법 제186조).

 헌법위원회는 당선인 또는 대리인이 피선거권 없음으로 밝혀질 경우를 요건으로 당선인과 대리인

에 대해 당선의 정당성 여부를 판결할 수 있음(선거법 제1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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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 일

 선거의 효력에 관한 심사는 연방하원의회의 소관사항으로 선거심사 절차에 따라야 하며, 연방

하원의 결정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기본법 제41조).

가. 이의제기

 ｢선거심사법｣에 따라 선거에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 연방의회 의장, 주선거위원회 위원장 및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장이 제기할 수 있으며, 주선거위원회 위원장 및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장

은 선거법령의 규정에 따라 투표 종료 후 적법절차에 의해 당선인이 결정되었음을 인증해야 

함(선거심사법 제2조).

– 선거심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 연방하원의회에 제출함.

– 선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이 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연방의회 의장이 

선거의 흠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면 제기할 수 있음.

 선거심사위원회(Wahlprüfungsausschuss)는 9명의 정위원, 9명의 대리위원, 정위원이 없는 

원내교섭단체 각 1명으로 구성되며, 의장 및 의장 직무대리는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됨

(선거심사법 제3,4조).

나. 심사절차 

 선거심사위원회는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의 형식적 요건을 심의하고, 정보수집과 증인 및 전문

가의 의견을 청취함(선거심사법 제5조).

– 구술심리는 공개로 진행되며, 의사결정은 모든 위원 또는 대리위원이 참여해야 함(선거심

사법 제8조).

– 위원회는 비공개심사를 통해 최종결정을 의결하고, 서면으로 결정근거와 이유를 명시해 

연방의회에 통지해야 함(선거심사법 제10,12조)

 최종적인 선거심사는 연방의회의 과반수 동의로 확정되며,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로 

환송됨(선거심사법 제13조).

– 연방의회의 결정은 선거심사위원회의 심리결과에 기초해 심리절차를 준용함.

– 선거심사절차는 개인의 권리보호수단이 아니라 선거법의 적합성 즉, 연방의원의 정당한 

구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전부 또는 일부 무효

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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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본

가. 선거소송(공직선거법 제204조) 

 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 또는 후보자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해당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

를 피고로 함.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회를 피고로 함.

 해당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고등재판소에 소를 제기

나. 당선소송(공직선거법 제208조)

 당선되지 아니한 자로 당선 효력에 관해 불복하는 자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해당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

를 피고로 함.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회를 피고로 함.

 당선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고등재판소에 소를 제기

다. 쟁송처리(공직선거법 제213,214조)

 소송의 판결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하도록 노력해야 함.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 재판소는 다른 소송 순서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처리해야 함.

 소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음.

6 스페인

가. 소의 제기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 또는 결정되지 않은 후보자, 해당 선거구에 동시에 출마한 후보자

의 대리인,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협회·연합 및 연정은 선거위원회의 당선인 

공고 및 공표에 관한 결정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음(선거법 제109,110조).

 당선인 공고일 후 3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소장(訴狀)에는 사실을 적시하고 법적 근거 및 

청구사항을 명시해야 함(선거법 제112조).

– 관할 법원은 대법원 행정소송 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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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송절차(선거법 제112~116조)

 소가 제기된 다음날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소장, 선거기록 및 쟁송의 대상이 된 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보고서 등을 관할 법원 합의부로 송부해야 함.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송부 결정 즉시 해당 선거구에 동시 출마한 후보자들의 대리인에게 2일 

이내 관할 법원 합의부에 출두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함. 

 법원 합의부는 제출된 소장과 첨부서류 사본, 선거기록과 선거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검찰 

및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 송부해 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함. 

※ 답변서에는 소장 내용을 지지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문서들을 첨부할 수 있고 입증절차 개시 요구 및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입증방법 및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 

 답변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 법원 합의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요청에 따라 입증절

차를 개시해 필요한 입증을 하도록 할 수 있음. 

※ 입증절차는 행정소송절차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진행하되 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입증 기한 만료 후 필요에 따라 법원 합의부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4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함. 

 판결은 다음 중의 하나로 결정해야 함. 

– 소송의 기각 

–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최다득표자가 명시된 명부 포함) 

– 1명 또는 다수의 당선인 결정의 무효 선언 및 정당한 당선인 공고 

– 결격사유가 있는 투표관리위원회에서 실시된 선거의 무효 선언 및 재선거 실시 필요성 

여부

※ 이 경우 단지 투표만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재선거를 실시함. 이 모든 것은 

판결이 내려진 뒤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1개 또는 다수의 투표관리위원회에서의 투표

에 대한 무효 선언의 결과가 선거구의 의석수 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음. 

 판결문은 늦어도 선거일 후 37일 이내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송달되어야 함.

 석명(釋明)요구 소송 및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헌법소원 이외에는 이 판결에 대하여 어떠한 

항소도 허용되지 않음. 헌법소원은 3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15일 이내에 

판결하여야 함. 

 판결문은 형식을 갖추어 해당 선거위원회에 통보되며 엄격히 이행해야 함.

 선거쟁송은 긴급절차 성격을 띠며 관할행정소송 담당 합의부에서의 절차 및 판결에 있어 절대

적으로 우선결정의 대상이 됨. 

※ 선거쟁송과 관련하여 이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재판관할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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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송비용(선거법 제117조)

 이 법률에 명시된 소송비용은 무료

 근거 없는 주장을 한 당사자에게는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내릴 수 있음. 

※ 예외적인 경우 판결문에 이러한 비용부담이 적절치 않다는 결정을 할 수 있되 근거를 명시해야 함.

7 스웨덴

 선거감독위원회(Valpröämnden, Election Review Board)가 선거법에 따른 결정이나 조치

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함(헌법 제3절 제12조, 선거법 제15절 제1조).

– 의회에서 구성하는 선거감독위원회는 현직 판사거나 판사였던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매 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하며, 다음 선거까지를 임기로 함.

– 선거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음.

가. 이의제기 대상(선거법 제15절 제3조)

 지방선거청이나 중앙선거청의 선거인명부 정정에 관한 결정

 중앙선거청이나 필요한 경우 지방선거청이 결정한 사항

– 선거구당 의석수(선거법 제4절 제3조)에 관한 결정

– 정당명칭의 등록(선거법 제2절)에 관한 결정

– 후보자 등록 또는 정당별 투표용지(선거법 제2절)에 관한 결정

– 선거참여 등록(선거법 제2절)에 관한 결정

 중앙선거청의 선거결과 확정 또는 새로운 의원이나 대리의원의 임명(선거법 제14절 제18~24

조)에 관한 결정

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자(선거법 제15절 제4조)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자

 선거에 참여한 정당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의원, 의원승계자 또는 대리의원으로 지명하는 문제와 관련

되었을 경우 그 후보자 당사자도 이의제기 가능

다.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대상 결정을 통보한 기관(중앙선거청 또는 지방선거청)이나 선거감독위원회에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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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함(선거법 제15절 제5,7조).

 이의제기 기한

– 선거인명부 정정에 관한 사항: 선거일 전 마지막 수요일 이전

– 후보자 등록 및 투표용지에 관한 사항: 이의제기자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늦어도 1주 

이내

– 선거참여 등록에 관한 사항: 이의제기 대상이 되는 결정이 공시된 날부터 늦어도 1주 이

내(해당 결정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제기자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주 이내)

– 선거결과 확정 및 당선자에 관한 사항: 선거일 다음날 이후 또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 10

일 이내

 기한 내 선거감독위원회에 이의제기한 경우에는 이의제기 관련 문서를 결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의제기를 처리해야 함.

라. 이의제기 검토(선거법 제15절 제8조)

 결정기관은 이의제기 기한이 지난 후 지체 없이 모든 이의제기 관련 문서를 관보에 게재하고 

선거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관보에는 선거감독위원회에 제출할 이의제기에 관한 의견 제시기한을 특정해 기재해야 함.

 결정기관은 선거감독위원회에 이의제기에 관한 의견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함(선거법 제15절 

제9조).

마. 선거감독위원회의 심사(선거법 제15절 제10조)

 선거감독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참석해야 함.

 이의제기가 선거 결과를 확정하는 결정에 관한 것인 경우 선거감독위원회는 해당 선거 때처럼 

구성되어야 함.

 선거에 협력한 기관 등은 선거감독위원회가 요청하는 정보와 자료들을 제출해야 함(선거법 

제15절 제12조).

– 선거감독위원회는 어떤 자가 법원에서 증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법원에

서 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

※ 이 경우 증거 확보는 「재판법」 제35절 제10,11조를 적용하며, 증인에 대한 보상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함.

바. 선거감독위원회의 결정(선거법 제15절 제13조)

 선거감독위원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관련 선거구에 다음과 같은 경우 

재선거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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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관이 선거 준비 및 실시에서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경우

– 누군가가 투표를 방해했거나 제출한 투표를 위조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

향을 미친 경우

 최종 집계를 새로 하거나 경미한 조치를 통해 정정할 수 있는 경우 선거감독위원회는 결정기

관에 정정에 대한 조치를 위임할 수 있음.

 선거무효선언 및 재선거 명령과 정정  조치는 발견된 사실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함.

 재선거는 무효화 된 선거와 관련된 선거구의 고정의석과 조정의석수에만 관련됨.

 선거 결과의 최종집계(선거법 제14절 제18~24조) 과정에 절차의 위반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위반이 최종 집계에 영향을 주었다고 간주되는 경우 선거감독위원회는 최종 집계를 무효

화하고 결정기관에 필요한 정정조치를 하게 할 임무를 부여할 수 있음(선거법 제15절 제14조).

8 스위스

가. 이의제기(beschwerden)(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77,78조)

 주정부에 투표권 관련 규정과 국민투표 및 하원선거의 준비와 실시와 관련해 주정부의 위반행

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이의제기는 사유발생 후 3일 이내 또는 늦어도 주 관보에 선거 결과가 공표된 후 3일 이내 

제기해야 함.

나. 결정과 처분(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79조)

 주정부는 이의접수 후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림.

 주정부가 위법행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가능하다면 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마감되기 

전에 시정조치 함.

 주정부는 제기된 위법행위가 투표 및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근본적이거나 

중요하지 않다면 세부조사 없이 기각함.

다. 연방최고법원에 소 제기(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80조)

 이의제기와 관련한 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를 연방최고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정당등록거부 또는 국민투표 및 국민발안에 대한 요구의 불이행에 대한 연방내각국의 결정과 

관련한 소 제기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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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캐나다

가. 소 제기(선거법 제524조)

 선거권자와 후보자는 관할 법원에 해당 선거구의 선거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당선된 후보자가 후보자 자격이 없을 경우(선거법 제65조) 

–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 사기 또는 부정부패 행위가 있을 경우

 다만, 선거법 제301조제2항에 따라 요청된 재개표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소송절차

 각 주의 최고법원 또는 대법원은 소 제기에 대해 지체 없이 약식으로 처리해야 함. 하지만 

특정상황의 경우 소 제기 내용을 심리하기 위해 구두증거를 허용할 수 있음(선거법 제525조).

 소 제기 시 보증금 1,000캐나다달러를 예납해야 하고(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상할 

수 있음), 캐나다의 법무장관, 선거관리청장,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관,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소 제기 사실이 송달되어야 함(선거법 제526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 사기 또는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소는 아래 사항 중 

가장 늦은 시점 후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선거법 제527조).

– 관보에 소가 제기된 선거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

– 일관성 없는 불법행위, 사기, 부정부패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소 제기자가 처음으로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법원의 허가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음(선거법 제528조).

다. 판 결 

 법원은 해당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할 수 있고, 소 제기가 소송을 남용하거나, 소송의 중요성이 

적거나, 신의성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기각할 수 있음(선거법 제531조).

 1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해당 판결이 내려진 후 8일 이내에 연방대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대법원은 지체 없이 약식으로 심리해야 함(선거법 제532조).

10 호 주

가. 소 제기(연방선거법 제353조)

 후보자, 선거권자, 호주선거위원회는 선거 또는 선거 결과의 효력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다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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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소집령이 반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2개 이상의 선거가 같은 날 실시

된 경우에는 마지막 선거소집령이 반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함(연방선거법 제

355조제1항제e호).

– 소송을 제기한 자는 고등법원의 최고행정관 겸 주 등록관, 상급등록관 또는 부등록관에게 

비용에 관한 보증금으로 500호주달러를 예납해야 함(연방선거법 제356조).

 선거 또는 선거 결과의 효력은 관할 법원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없음.

 「헌법」 제15조에 따라 주 또는 준주의회에 의한 상원의원 선출 또는 임명은 연방선거법 제

353조상 선거로 간주되어 선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짐.

나. 관할 법원(연방선거법 제354조)

 고등법원(High Court)은 사건을 직접 조정하거나 호주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

에 회부할 수 있음.

– 사건이 연방법원에 회부되는 경우 연방법원은 그 사건과 관련한 관할 법원의 모든 권한과 

기능을 행사함.

 관할 법원은 신속하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함(연방선거법 제363A조).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소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연방선거법 제368조).

다. 판 결(연방선거법 제362조)

 관할 법원이 당선된 후보자가 뇌물수수(bribery) 또는 부당한 영향력(undue influence)을 

행사했거나 행사하고자 시도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함.

– 관할 법원의 판결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소를 저지 또는 방해하지 않음.

 관할 법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었고 후보자가 적절하게 당선되지 못했음을 

선언하거나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후보자 외의 

사람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뇌물수수와 비리를 제외한 다른 불법행위를 이유로 당선된 후보

자의 당선무효나 선거무효를 결정해서는 안 됨. 

라. 판결의 효과(연방선거법 제374조)

 당선된 자가 적절하게 당선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직을 

상실함.

 낙선한 자가 적절하게 당선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그 직을 취득함.

 선거가 완전하게 무효라고 선언된 경우 새로운 선거가 실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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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소송/이의제기 관할기관 관련규정

한 국 선거․당선소송 대법원
공직선거법 

제222,223조

영 국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 선거법원
1983년 국민대표법 

제121~123조

미 국
(캘리포니아 주)

당선, 뇌물관련범죄
투·개표 문제

고등법원(항소법원에 항소 가능)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6100,16400조

프랑스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 헌법위원회
선거법 

제118-1,118-3,
180조

독 일 선거효력에 관한 심사 연방하원의회→연방헌법재판소 기본법 제41조

일 본 선거·당선소송 고등재판소
공직선거법 

제204,208조

스페인 당선인 공고 및 공표 대법원 행정소송 합의부
선거법 

제109~112조

스웨덴 선거법에 따른 결정 및 조치 선거감독위원회
헌법 제3절 제12조

선거법 
제15절 제1조

스위스 선거준비·실시에 대한 이의제기 주정부→연방최고법원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77~80조

캐나다 당선,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
주 대법원 또는 최고법원
(연방대법원에 항소 가능)

선거법 
제524,525조

호 주 선거 또는 선거 결과의 효력 고등법원(연방법원에 항소 가능)
연방선거법 

제353,354조

오스트리아

의석배분에 관한 이의제기 연방선거위원회
의회선거법 
제110조

선거절차·당선무효 소송 헌법재판소
헌법 제10,141조

헌법재판소법 제67조

벨기에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제기 지방자치단체(항소법원에 항소가능)
선거법

제19,20,27조

후보자등록에 관한 이의제기 선거위원회(항소법원에 항소가능)
선거법 

제125조~125‑4조

칠 레
선거법 위반행위,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
기, 투·개표문제

지방선거법원
선거법

제105,106조

체 코

후보자명부 등록에 대한 이의제기 지방법원
선거법

제86,87,88조선거의 효력, 결과·당선에 관한 이의제기, 
투·개표문제

최고행정법원

<표 15-1> OECD국가의 선거에 관한 쟁송 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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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DIHR Needs Assessment Mission Repor. ‘The Italian Republic Early Parliamentary Elections, 25 
September 2022.’ p.14.
https://www.osce.org/files/f/documents/b/8/524559.pdf (검색일 2022.10.3.)

국가명 소송/이의제기 관할기관 관련규정

덴마크 선거관련 이의제기 의회
의회선거법
제88,89조

에스토니아
선거과정의 위법, 절차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투표결과의 무효

선거위원회(대법원에 항소 가능)

헌법재판소절차법 
제37조

의회선거법 
제68~73조

핀란드
선거결과에 관한 소송
(대통령선거는 불가)

관할 행정법원
최고행정법원에 항소 가능

선거법
제100,102,105조

그리스
당선인의 피선거권 결격, 선거절차 및 
법규의 위반, 개표오류 관련 이의제기

대법원
헌법 제58,100조

의회선거법 
제125,126조

헝가리 선거절차 및 법규의 위법에 대한 이의제기 관할 선거위원회(대법원에 항소가능)
선거절차법 

제208,209,221,
222,229조

아이슬란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
선거결과와 의석배분에 관한 이의제기

선거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정리하여 
의회에 송부, 의회에서 결정

선거법 
제114,115,127,

132조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제기 선거위원회 선거법 제3조

후보자명부에 대한 이의제기 선거항소위원회 선거법 제45조

아일랜드
입후보자격, 선거법 위반행위,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개표문제

고등법원
선거법

제132조제1,5항

이스라엘
의석배분·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개표문제

행정법원(선거무효 결정은 대법원에 
항소 가능)

선거법
제86조제A,B항

이탈리아2)

선거결과 관련 이의제기
후보자 적법성 여부

의회

헌법 제66조
선거권자 등록에 대한 이의제기
후보자 등록에 대한 이의제기

관할 선거위원회

라트비아

후보자명부에 대한 이의제기 지방행정법원
선거법 

제131,351,
51,521,54조

개표문제,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선거범죄 판결에 따른 의석 배분 문제

대법원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   773

국가명 소송/이의제기 관할기관 관련규정

리투아니아

선거운동, 선거인명부, 투표소 투표절차 등
에 관한 분쟁

최고선거위원회, 지방선거위원회, 지
역구 선거위원회가 활동과 권한에 따
라 담당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거위원회의 결
정은 법원에 항소 가능)

선거법
제182조

선거 결과에 관한 이의제기 선거위원회
선거법

제188조

선거 과정에 관한 이의제기
헌법재판소에 제기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의회에서 최종결정

선거법
제191조

룩셈부르크
선거인명부 오류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개표문제

행정법원
선거법

제21,22조
제276~279조

멕시코

선거관련 이의제기 선거법원 헌법 제99조

선거인명부 관련
정당 내부 후보자 추천에 대한 소제기
(당내 이의제기 절차 완료 후)

선거법원
선거법 

제151,228조

네덜란드 선거인명부와 후보자 등록에 관한 이의제기
국왕최고자문위원회 행정관할부
(Bestuursrechtspraak- 
Raad van State)

선거법 제I4,I7,I8조 

뉴질랜드
선거 결과에 관한 소송 고등법원 선거법

제229,230,258조의석배분 관련 소송 항소법원

노르웨이
투표권 및 투표권 행사 의회

선거법 제13‑1조
이 외 선거 관련 이의제기 중앙선거위원회

폴란드
선거인명부 등록에 대한 이의제기 지방법원 선거법 제20조제4항

선거효력, 당선효력 대법원 선거법 제241조

포르투갈

후보자 등록 절차, 선거과정, 투표결과 헌법재판소 의회선거법 
제32,34,117,

118조투·개표 과정에 이의제기
선거위원회
(헌법재판소에 항소 가능)

슬로바키아

선거효력 헌법재판소
헌법

제129조제1,2항

선거인명부 등록 행정법원 
선거법

제10,250z조

후보자명부 등록 대법원
선거법

제250za조

슬로베니아 후보자에 관한 이의제기 선거위원회(행정법원에 항소 가능) 의회선거법 제105조

튀르키예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개표문제 
선거인명부·후보자명부 등록에 관한 이의
제기

최고선거위원회
헌법 제79조
선거기본법

제110조~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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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벌칙

각국은 여러 유형의 선거와 관련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독일과 스위스는 형법에 
선거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1 영 국

가. 선거범죄

 부패행위(corrupt practice): 매수·향응·부당한 영향력 행사, 투표에 관한 이름 사칭행위, 선거

비용보고서에 관한 선서서의 허위 기재 등(1983년 국민대표법 제60조)

 위법행위(illegal practice): 선거집회에서 질서문란행위, 허위사실 공표행위, 해외무선국 사

용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위반행위, 선거운동용 문서의 게시에 관한 위반행위, 선거비용제한 

위반행위 등(1983년 국민대표법 제61조)

 위법지불(illegal payments): 입후보 취소의 권유 또는 알선행위, 위법한 목적으로 금전 제공

금지 위반행위 등

 위법임대차(illegal employments): 선거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의 제한 위반행위 등

나. 벌 칙

1) 형사책임

 부패행위에 대해 기소에 의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에 따라 처리(1983년 

국민대표법 제168조)

– 기소에 의한 유죄판결의 경우 투표에 관한 이름 사칭, 우편투표나 대리투표에 영향을 미

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 약식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의 경우 6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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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행위에 대해 약식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에 따라 표준단위 5단위(level 5)1)를 초과하지 않

는 벌금에 처함(1983년 국민대표법 제169조).

 위법지불 및 임대차 등에 대해 약식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에 따라 표준단위 5단위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함(1983년 국민대표법 제175조).

–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 위법지불 및 임대차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법행위로 처

벌받음.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1983년 국민대표법 제160조)

 선거법원이 후보자가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통보한 경우 부패행위의 경우 

5년간, 위법행위의 경우 3년간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금지됨.

– 어떤 선거구에서도 선거인으로 등록될 수 없어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음.

– 하원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

– 선출직에 취임할 수 없음.

 이미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거나 공직을 보유한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그 직을 사임해야 함.

3) 득표수의 소멸(1983년 국민대표법 제166조)

 후보자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선거인을 매수하거나 향응, 기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해당 후보자의 득표 총수에서 이러한 영향을 받은 투표자의 수에 해당하는 수만큼 표를 

삭감

 부패행위, 위법행위, 위법한 지불·고용·임대차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자 또는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에 관한 규정에 의해 투표 자격을 상실한 자가 투표한 경우 그 투표는 무효로 함.

2 미 국

가. 연방법의 벌칙

1) 매수 및 이해유도죄

 매수죄 등(연방법 제18편 제597조)

–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투표를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1) 벌금 단위(fines levels): 1단위 200파운드, 2단위 500파운드, 3단위 1,000파운드, 4단위 2,500파운드, 5단위 
unlimited
Defence-Barrister.co.uk. ‘Fines in the magstrates’ court and Crown Court.’
http://www.defence-barrister.co.UK/fines (검색일 2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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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자 및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승낙하거나 수령하는 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 고의로 위반한 경우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실업 구제 사업비를 이용한 강제(연방법 제18편 제598조)

– 투표권을 행사에 간섭 또는 강요할 목적으로 실업 구제 사업 또는 공공사업에 관한 정부 

특별지출금을 이용하거나 그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후보자가 취직 약속(연방법 제18편 제599조)

– 후보자가 지지를 얻을 목적으로 공사의 직에 임명할 것을 약속하거나 보증하는 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 고의로 한 경우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정치적 활동을 위한 고용, 기타 이익의 약속(연방법 제18편 제600조)

– 선거 또는 예비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으로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

하는 대가로 고용, 지위, 보수, 계약, 임명, 기타의 이익 또는 그런 이익을 획득하는 데 

있어 특별 배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약속하는 자는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2) 선거방해죄

 투표자의 위협(연방법 제18편 제594조) 

– 대통령·부통령후보자, 대통령선거인, 연방의회의원 등의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하거나 하

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위협, 협박, 위압하거나 이를 꾀하는 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공무원에 의한 선거간섭(연방법 제18편 제595조)  

– 공무원이 정·부통령, 대통령선거인, 연방의회의원 등의 후보자지명선거 또는 선거에 간

섭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합중국의 차관 또는 보조금이 융자되는 활동에 관해 직

무상의 권한을 이용한 때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3) 선거운동규제 위반죄

 실업 구제 사업대상자의 이름 공표(연방법 제18편 제605조) 

– 정치적 목적으로 실업 구제 사업대상자의 이름 또는 명부를 후보자, 정치위원회 또는 선

거운동관계자 등에게 양도하거나 제공 또는 공표한 자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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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또는 명부를 수령한 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비영리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연방법 제26편 제501조(c)(3)]

– 비영리단체(교회, 교육기관, 자선단체 등)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면세 등 혜택을 박탈함.2)

4) 공무원의 선거범죄(공무원법 제1505조)

 실적제도보호위원회는 청문 후에 직원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정치적 운동에 

참가하는 것 이외의 금지사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해당 위반에 대해 파면이 정당한지의 여부

를 결정하고 이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파면, 기타 신분상의 제재를 가함.

 정치적 기부의 금지

– 비영리단체(교회, 교육기관, 자선단체 등)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카운티 행정기관의 직

원(의회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는 제외)으로 다른 직원, 연방의회의원 또

는 군 장교에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물품을 요구 또는 수령하거나 증여하는 자는 파면됨.

– 비영리단체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카운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정치적 운동

에 참가하는 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그 직위가 해제됨.

5)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범죄[연방법 제52편 제30109조(d)(1)(ii)]

 고의로 연방법 규정을 위반해 연중 총액 2,000달러 이상을 기부 및 지출하는 위반행위, 수령 

및 보고에 관한 위반행위를 범한 자는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6) 기부행위 범죄

 정치적 기부의 요구(연방법 제18편 제602조) 

– 연방의회의 후보자, 상원의원, 하원의원, 준주대표 또는 주재변무관에 선출된 개인 또는 

그 직에 있는 개인, 연방공무원 또는 연방기관의 직원, 합중국의 국고를 재원으로 역무

에 대한 보수 등을 수령하는 자 등이 사정을 알고 제3자에게 기부를 요청하는 것은 위

법행위임.

– 본 조를 위반한 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정치적 기부행위(연방법 제18편 제603조)

– 연방공무원이나 연방기관의 직원 또는 연방 국고를 재원으로 보수 등을 받는 자가 그 

2) IRS. ‘The Restriction of Political Campaign Intervention by Section 501(c)(3) Tax-Exempt Organizations.’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charitable-organizations/the-restriction-of-political-camp
aign-intervention-by-section-501c3-tax-exempt-organizations (검색일 2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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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또는 고용권자인 다른 직원, 연방의회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준주대표 또는 주재

변무관에 기부하는 것은 위법임.

– 이를 위반한 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실업 구제 사업대상자에 대한 기부 요청(연방법 제18편 제604조)

– 실업 구제 사업대상자임을 알면서 이들에게 정치적 목적을 위한 할부금, 회비, 기부금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

의 병과

 정치적 기부를 얻기 위한 협박(연방법 제18편 제606조) 

– 특정 직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기부하거나 하지 않는 데 대하여 

다른 직원을 파면·승진·좌천하거나 계급·월급 등을 바꾸거나 협박하는 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기부 요구 장소(연방법 제18편 제607조) 

– 특정한 자가 공무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사무실 또는 건물에서 기부를 요구하거나 받은 

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나. 주법의 벌칙(일리노이 주의 경우)3)

1) 매수죄 

 투표 또는 선거인등록을 하도록 하거나 후보자 또는 공적 현안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도록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4급 중죄(class 4 felony)가 있음(선거법 제29-1조).

– 사정을 알면서 금전 또는 기타의 가치 있는 보수를 기부·증여하거나 대여 또는 이를 약속

하는 행위

– 사정을 알면서 공직에 임용 또는 임명을 하게 하거나 지지하는 행위, 직무상의 행위를 

하거나 그것을 보류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선거법 제29-2조)

 이러한 행위로 후보자 또는 공적 현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투표를 한 자는 4급 중죄가 

있음(선거법 제29-3조).

– 사정을 알면서 고의로 선거인등록 또는 투표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는 배상

을 위한 소송 또는 소송절차에서 손해를 받은 정당 또는 영향을 받은 개인에 대하여 책임

을 짐.

– 그리고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후보자는 법원에 의해 당선무효 됨.

3) JUSTIA US Law. 「Illiois Compiled Statutes」 Chapter 10. Elections. Article 29. Prohibitions and Penalties.
https://law.justia.com/codes/illinois/2018/chapter-10/act-10-ilcs-5/article-29/ (검색일 2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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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방해 및 투표에 관한 죄 

 투표 또는 후보자 지지의 방해(선거법 제29-4조)

– 사정을 알면서 폭력, 위협, 협박, 사기 또는 위조로 다른 자를 등록시키거나 후보자 또는 

공적 현안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4급 중죄가 있음.

 이중투표(선거법 제29-5조) 

– 이미 투표를 마친 자가 고의로 동일한 선거에서 동일한 후보자 및 투표에 부쳐질 공적 

현안에 대하여 이중투표를 하기 위해 같은 투표소나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투표용지를 수령 또는 투표기 속에 넣는 자는 3급 중죄가 있음.

– 다만, 부재자투표자가 사정의 변화에 따라 투표용지를 선거기관에 반납하고 선거일 자기

가 거주하는 투표구에서 투표하는 경우는 이중투표가 아님.

 선거자료를 훼손하는 행위(선거법 제29-6조)

– 고의로 등록 또는 선거에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보관되는 공공 기록, 선거인명부, 선서

진술서, 투표록, 증명서, 투표수 기입지, 투표용지, 기타 서류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파

괴, 위조, 은닉하거나 훼손시키는 자는 4급 중죄가 있음(판결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음).

 투표기 불법조작(선거법 제29-7조)

– 투표 또는 투표수 계산에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기 위해, 

기계 또는 장치에 기록되거나 기록될 결과를 변경시키기 위해, 비합법적으로 투표된 투표

를 기계에 입력하기 위해 해당 기계 또는 장치를 조작하는 자 또는 이를 알면서 다른 

자가 해당 기계 또는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묵인하는 자는 4급 중죄가 있음.

 부정투표의 투입(선거법 제29-8조)

– 투표지의 계산 또는 투표수의 최종 확인을 전후해 투표함에 투표지 이외의 것을 넣거나 

다른 투표지에 위조투표지를 투입해서 섞이게 하거나 다른 투표신청서에 위조투표신청서

를 추가해서 섞는 자는 4급 중죄가 있음.

 투표의 불법 관찰 등(선거법 제29-9조)

– 다른 자에게 보이도록 고의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 또는 투표 장치에 표시하

거나 이를 관찰하는 자는 4급 중죄가 있음.

 헌법상의 권리박탈(선거법 제29-17조)

– 선거인등록, 선거관리, 투표, 후보자의 추천 또는 선거에 관해 합중국 또는 일리노이 주의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권리, 특권 또는 면제를 일리노이 주 시민 또는 그 

관할구역의 기타의 자로부터 박탈하거나 박탈시키는 자는 배상을 위한 소송 또는 소송절

차에서 손해를 받은 정당 또는 영향을 받은 개인에 대해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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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방해를 위한 모의(선거법 제29-18조)

– 폭력, 위협, 협박, 사기, 위조 또는 수뢰로 다른 자가 등록하거나 투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후보자 추천 및 선거 또는 투표에 부쳐질 공적 현안을 합법적 수단으로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다른 자에게 그의 재산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공모하는 자, 다른 자 또는 그의 

재산을 해하거나 선거관리, 투표, 후보자의 추천 또는 선거에 관한 합중국 또는 일리노이 

주의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권리, 특권, 면제를 보유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박탈하는 모의를 하거나 그 모의의 목적을 촉진하는 행위 또는 그 모의의 목적을 추진하

는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꾀하거나 이루어지게 하는 자는 배상을 위한 소송 및 소송절차에

서 손해를 받은 정당 및 영향을 받은 개인에 대해 책임을 짐.

 허위정보(선거법 제29-19조)

– 고의로 선거인등록 자격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의 이름·주소·선거구 내에서의 거주기간에 

관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등록 또는 위법 투표를 조장할 목적으로 다른 개인

과 모의하는 자는 배상을 위한 소송 및 소송절차에서 손해를 입은 정당 또는 영향을 받은 

개인에 대해 책임을 짐.

3) 선거법령의 준수에 관한 죄

 선거기관명령의 불복종(선거법 제29-11조)

– 선거기관의 임무수행 상 실시되는 합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절하는 자는 A급 경죄

가 있음.

 선거법 무시(선거법 제29-12조)

– 고의로 선거법에 의해 금지 또는 위법이라고 선언된 행위를 하거나 선거법에 의해 필요하

다고 되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는 각각의 벌칙이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에는 A급 경죄가 있음.

4) 기타

 위증죄(선거법 제29-10조)

– 본법의 규정에 따른 선서서, 증명서 및 선언된 구술 투표 결과 공표에서 그 자가 진실하다

고 믿지 않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는 자는 3급 중죄가 있음(본 조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는 판결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음).

 법정 모욕죄(선거법 제29-16조)

– 본조의 규정에 따른 직원이 본법에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본법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

는 자는 약식절차로 법정에 의해 법정모욕죄로 처벌받고 공직으로부터 해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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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6-1 미국 선거범죄 유형

∙ 선거사기(Election Fraud): 투표지를 불법으로 획득하거나 표시, 선거 결과나 선거등록정보를 위조4)

∙ 특혜범죄(Patronage Crimes): 당파적인 이유로 고용인을 불법으로 해고한 경우

∙ 시민권 범죄(Civil Rights Crimes): 「투표권법(Voting Right Act, 1965)」에 명시된 소수의 선거권 침해

에 대한 범죄로 인종, 언어 등을 이유로 선거권 침해를 하면 안 됨.

∙ 선거자금범죄(Campaign Financing Crimes): 연방선거운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선거자금범죄 즉, 불법선

거자금의 액수가 일정액을 초과했을 때, 명확한 범죄의도가 있는 경우 연방선거운동법 위반으로 취급

– 과도한 기부, 기업과 조합의 기부 및 지출, 정부계약자(contractors)들로부터의 기부, 외국으로부터의 

기부, 출처가 불분명한 기부, 현금기부, 사기로 조성된 기부, 연방선거운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정당으로부

터의 기부, 선거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

– 위의 조건 하에 위반과 관련된 액수가 최소 $2,000를 넘는 경우 또는 고의로 위반한(knowing and 

willful) 경우 선거범죄로 인정

3 프랑스

가. 선거인명부 등록에 관한 죄

 허위의 이름이나 자격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하게 하거나 선거권이 없는 자임을 숨기고 등록

하게 하거나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86조).

 허위 신고서 또는 증명서를 이용해 선거인명부에 타인을 부당하게 등록하게 하거나, 등록하게 

하려고 시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88조).

나. 투표에 관한 죄

 선거권을 상실한 자가 투표한 경우 3월의 징역과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91조).

 이중투표 및 부정한 등록으로 투표한 자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

에 처함(선거법 제92,93조).

 대리투표에서 대리인이 지정받은 내용과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한 자는 5년의 징역과 22,500

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95조).

4) Department of Justice. Election Crimes Branch. ‘Federal Prosecution of Election Offenses.’ 8th Edition. 
December 2017.
https://www.justice.gov/criminal-pin/election-crimes-branch (검색일 2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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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표소 무기휴대죄

 투표소에 무기를 휴대하고 들어간 자는 3개월의 징역과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

96조).

라. 선거방해죄

 폭력, 모욕, 협박의 방법으로 선거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자는 1년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 만약 투표가 방해된 경우 5년의 징역과 22,5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

102조).

마. 투표함 탈취죄

 개표되지 않은 투표함을 탈취한 경우 5년의 징역과 22,500유로의 벌금에 처하되, 집단적이

고 폭력적으로 탈취한 경우 10년의 징역에 처함(선거법 제103조).

 투표소 관리인 또는 투표용지 경비책임을 맡은 자가 투표함을 탈취한 경우 10년의 징역에 

처함(선거법 제104조).

바. 매수죄

 기부금이나 선물을 금전이나 현물로 받거나 선물의 약속, 특혜, 기타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의 표를 얻거나 얻으려고 시도한 자, 동일한 방법으로 선거인이 투표에서 기권하도록 

하거나 하게 하려 한 자는 2년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106조).

 선거인단이나 선거인단의 구성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떠한 종류의 조직·단체에 

기부금 또는 선물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행정기구에 의한 특혜를 부여한 자는 2년의 징역

과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108조).

※ 공무원이 위반한 경우 형벌을 2배로 가중함(선거법 제109조).

사. 선거의 자유방해죄

 소란 또는 위협적인 시위행위로 선거인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선거권 행사에 영항을 미친 

자는 2년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98조).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선거인단에게 폭력을 사용했거나 폭력을 사용할 행위를 한 자는 5년

의 징역과 22,5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99조).

 무기를 가지고 투표를 침해한 행위는 10년의 징역(선거법 제100조), 그 범죄가 공모를 통해 

전국적으로 행해진 경우는 20년의 징역에 처함(선거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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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에 대해 폭행, 협박을 가해 공포심을 일으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107조).

아. 투표의 비밀침해죄

 투표 전이나, 진행 중, 종료 후 투표의 비 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한 행위, 투표 결과를 

변경하거나 변경하려는 행위를 한 자는 15,000유로의 벌금이나 1년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선거법 제113,116조)

※ 공무원, 정부 또는 공공행정기관의 대리인 및 투표관리관이 위반한 경우 형벌을 2배로 가중함.

4 독 일

 선거법에서는 명예직 거부행위와 투표 종료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행위만을 질서 위반행위로 

규제하고 있고, 대부분의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음.

 ｢형법｣ 각칙에서 ‘선거와 국민투표 관련 범죄’라는 제목 하에 실질범만을 대상으로 처벌규정

을 두고 있음.

가. 연방선거법상 질서위반행위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과 투표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이므로 연방정부 공무원이나 연방의회의

원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 빈곤자, 질병·장애를 가진 자 등과 같은 이유가 있을 때 한해 

수락을 거부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11조).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투표 종료 이전에 공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질서 위반행위로 처벌함(연

방선거법 제32조제2항).

 명예직 직무거부 또는 직무회피는 최고 500유로의 벌금을,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위반

은 최고 50,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49조의a).

나. 형법상 선거범죄

 선거방해죄(형법 제107조)

– 폭력 또는 협박으로 선거 또는 선거 결과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교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함.

 선거위조죄(형법 제107조의a)

– 권한 없이 투표한 자 또는 기타 부당한 선거 결과를 초래하거나 선거 결과를 조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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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조작된 결과를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

함.

 선거자료 위조죄(형법 제107조의b)

– 허위신고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등록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알면서 그 자를 선거인

으로 등록시킨 자, 선거권이 있는 자임을 알고도 등록을 방해한 자, 피선거권이 없으면서

도 스스로 입후보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180일분의 일수 벌금형에 처함.

 투표의 비 침해죄(형법 제107조의c)

– 투표 비 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에 처함.

 선거인 강요죄(형법 제108조)

– 폭력을 사용하여 위해를 가하고 협박하거나, 직업상 또는 경제상 종속관계를 남용하거나, 

기타의 경제상 압력을 가해 투표를 강요 또는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

형에 처하고, 특히 중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

함.

 선거인 기만죄(형법 제108조의a)

– 타인을 기망하여 투표 시 그 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에 대해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함.

 선거인 매수죄(형법 제108조의b)

– 타인이 투표하지 아니하거나 투표하도록 금품이나 기타의 이익을 제안·약속 또는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함.

– 투표하지 아니하거나 투표하는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제공 받은 자

도 동일하게 처벌함.

다. 기타 규정

 부수적 효과(형법 제108조의c)

– 선거방해죄(형법 제107조), 선거위조죄(형법 제107a조), 선거인 강요죄(형법 제108조), 선

거인 매수죄(형법 제108b조)를 위반해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에 부가해 

법원은 공직선거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박탈(형법 제45조제2,5항)할 수 있음.

 적용범위(형법 제108조의d)

– 위 형법 규정은 국민대표기관의 선거, 유럽의회의원선거 및 연방·주·지방자치단체 및 조

합에서 실시되는 주민의 기타 선거와 투표 또는 사회보험에서의 제1차(예비) 선거에도 적

용되고, 선거발의 서명 또는 국민청원을 위한 서명에서도 함께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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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 매수(형법 제108조의e)

– 유럽의회 또는 연방, 각 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의 국민대표나 투표를 위해 

표를 매수 또는 매도한 자는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법원은 이 범죄로 6개월 이상

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공직선거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음.

 공소시효

– 선거범죄와 관련한 별도의 공소시효는 없으므로 공소시효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며, 

대부분 3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

5 일 본

가.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공직선거법 제221~224조)

– 보통매수죄 및 사후보수공여죄, 이해유도죄, 직무공여죄, 매수목적교부죄, 매수알선권유

죄, 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방해죄 등(공직선거법 제225,226,230,235조, 제235조의3)

– 선거의 자유방해죄,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다중의 선거방해죄, 허위사실공

표죄, 정견방송 또는 선거공보의 불법이용죄

 명의등재자의 선정에 관한 죄(공직선거법 제224조의3)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후보자의 선정·중의원명부등재자의 선정 또는 참의원명부등재자

의 선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의 행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두고 있음.

 투표에 관한 죄 등(공직선거법 제227,228조, 제235조의5, 제236,237조, 제237조의2)

– 투표의 비 침해죄, 투표의 간섭죄, 이름 등의 허위표시죄, 사위등록죄, 선거인의 허위선

언죄, 허위투표 및 투표위조·증감죄, 대리투표에서의 기재의무위반죄

 선거의 평온을 해친 죄 등(공직선거법 제229조, 제231~234조)

– 선거사무관계자·시설 등에 대한 폭행죄·소요죄, 무기휴대죄, 선거범죄선동죄

 선거에 관한 보도 및 평론에 관한 죄 등(공직선거법 제235조의2, 제235조의4) 

– 신문·잡지의 선거공정을 해하는 죄, 선거방송 등의 제한위반죄

 공무원 등의 선거범죄 등(공직선거법 제239조의2)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행정집행법인이나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및 공고의 임직원으로서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선거에 관해 선거인에게 인사하거나 지위 및 이름을 표시한 문서·도화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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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배부하거나 특별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약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선거운동기간 

규정에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자로 보아 처벌 

나. 벌 칙

 선거범죄에 대해 징역·금고·벌금형 등의 형벌이 과해지며, 기타 이와 관련해 당선인의 당선무

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일정 기간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짐.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251조)

– 당선인이 선거에 관해 죄로 형에 처해진 경우는 확정과 동시에 당선이 무효로 됨.

 총괄주재자·출납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251조의2)

– 총괄주재자·출납책임자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 총괄주재자·출납책임자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공직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매수죄, 신

문 및 잡지의 불법이용죄를 위반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선인의 당선

은 무효로 됨.

 조직적 선거운동관리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251조의3)

– 조직적 선거운동관리자 등(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의사를 통하여 조직에 의하

여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에서 해당 선거운동 기획의 입안·조정 또는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의 지

휘·감독, 기타 해당 선거운동의 관리를 행하는 자를 말함)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신문·잡지의 불법이용

죄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로 됨.

 공무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선거법 제251조의4)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특정독립행정법인·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 임원 또는 직

원 및 공사 임직원이었던 자가 공무원 등의 사직일 이후 최초로 공직후보자가 된 중의원

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이 된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당선인을 위한 선거운동 또는 행위에 관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죄를 위반해 형에 

처해진 때에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로 됨.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정지(선거법 제252조)

– 벌금형의 경우

∙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간

∙ 벌금형에 처해지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재판확정일로부터 집행유예기간 중

– 금고 이상의 형의 경우

∙ 재판확정일로부터 형의 집행종료일까지의 기간 및 그 후 5년간

∙ 형의 집행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 및 그 후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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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범자의 경우: 위의 5년간의 기간이 10년간으로 연장

다. 절차적 특징 

 공소시효

–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1962년 공직선거법 개정 시 

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일반 공소시효가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선거재판기간(공직선거법 제253조의2)

– 대부분의 선거사범에 대한 소송의 판결은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00일 이내에 하도록 

노력해야 함.

– 재판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소송의 순서에 관계 없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함.

6 스페인

가. 총칙(선거법 제135~138조)

 선거법 및 형법에 동시 저촉되는 행위의 경우 해당 중범죄 또는 경범죄에 대해 더 중한 벌을 

적용하는 규정을 우선으로 함. 

 모든 중범죄의 경우 법 제8장(선거중범죄 및 경범죄)에서 명시하는 벌칙 이외에 피선거권 정지

의 벌칙에 처함. 

 선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며, 모든 경우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중범죄는 형법 제1장제1절을 적용받음. 

나. 개별 중범죄(선거법 제139~150조)

1)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방해죄

 다음에 명시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및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선거법 제139조).

※ 공무원은 형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하며 선거와 관련해 공공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특히 선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투표관리관, 투표관리위원 및 참관인, 해당 대리위원을 포함함(선거법 

제135조제1항). 

– 선거인명부의 작성, 보관, 열람, 선거위원회 및 투표소관리위원회가 행하는 투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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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표를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회의록, 확인서, 통지문 및 기타 선거 관련 문서를 법률이 정하는 형식과 시간에 맞추어 

교부하지 않는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의 신분 또는 특정기관의 권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떠한 선거행위라도 중단하는 행위 

–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제기한 항의 또는 이의에 대해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

는 행위, 권한 행사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명백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우편투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공직이나 직책을 고의로 남용해 다음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및 18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선거법 제140조). 

– 선거일 및 투표장소 등을 허위로 공고하는 등 조작된 선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이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

– 선거인명부에서 특정 선거인의 이름을 고의로 제외하는 행위

– 기표된 투표지 및 투표지가 동봉된 투표 봉투를 은닉하거나 바꿔치는 행위

– 선거인명부 작성 및 투·개표업무 중 그 수를 부정확하게 계산하는 행위

– 특정인의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선거업무 중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발설하는 행위

– 특정인의 이중투표, 선거권이 없는 자의 투표행위 등을 방조한 행위

– 규정을 위반해 투표용지 및 봉투를 인쇄·제작해 사용한 행위

– 선거비용 관련 보조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형법 제302조에 명시된 방법으로 위 내용과 유사한 기타 선거 기망 및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 만약 이 조에 해당하는 기망행위가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2) 우표투표 절차 위반 관련 범죄(선거법 제141조)  

 누구든지 우편투표 절차를 위반한 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기망행위를 고의로 한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함.

3) 이중투표 또는 무자격자 투표 관련 범죄(선거법 제142조)

 동일선거에서 2회 이상 투표하거나 선거권이 없는 자가 투표한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벌금형 및 1년 이상 3년 이하의 공직 관련 특별자격정지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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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표소 내 임무 불이행 관련 범죄(선거법 제143조)

 투표관리관 및 관리위원과 대리위원들이 임무를 수행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무를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이 정하는 사전 양해나 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5) 선거홍보물 관련 범죄(선거법 제144조)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함.

– 선거운동기간 종료 후 선거운동을 하는 자

– 선거벽보 및 부착장소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집회 및 기타 선거운동을 위한 대중집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타 선거행위를 하는 군인 및 경찰, 자치주 및 자치단체 경찰, 판사, 

법관 및 검사, 선거위원회 직원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및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6)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선거법 제145조)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 및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직업, 직무, 산업 또는 상업 관련 특별자격정지형에 

처함.

7) 매수죄, 선거자유방해죄(선거법 제146조)

 다음의 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보상, 선물, 임금 등에 대한 약속을 통해 어느 특정 선거인의 표를 직·간접적으로 호소하

거나 기권을 유도하는 자 

– 선거인에게 폭력이나 위협을 행사하여 선거권 행사를 못하게 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서 행사하게 하거나 투표내용의 비 을 공개토록 하는 자

– 선거 절차가 진행되는 곳에서 선거인, 후보자, 대리인, 참관인 및 공증인의 출입 또는 그

곳에 머무르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자

– 법 제146조에서 명시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추가로 공직 관련 특

별자격정지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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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표소 무기휴대죄(선거법 제147조) 

 무기 또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각종 투표행위 또는 투표 장소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방해하는 자는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벌금형에 처함.

9) 후보자비방죄(선거법 제148조)

 선거운동기간과 선거 전후에 후보자비방죄를 범할 경우 형법에 명시된 해당 구금형 중 가장 

장기형에 처함.

10) 선거비용 위반죄

 회계항목의 증감 또는 감소를 위해 수입·지출을 부당한 방법으로 반영 또는 누락시키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계를 위조하는 정당, 연합, 연정 또는 선거인단체의 일반관리인 및 후보자 

관리인은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및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선거법 

제149조).

–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과 정상을 고려해 위에 명시된 형벌보다 한 단계 낮은 형벌을 부과

할 수 있음.

 선거법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선거기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일반관리

인 및 후보자 관리인과 선거계좌의 임의처분권에 대한 수권자는 해당 선거기금이 50,000유

로 이하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및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선거법 제150조).  

–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과 정상, 책임자의 자격 및 추구한 목적을 참작하여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및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다. 사법절차(선거법 제151,152조)

 형사소송법을 따름.

 – 이 규정을 적용하는 사법적 절차는 우선적 성격을 띠며 최대한 신속히 처리함. 범죄에서 

파생되는 소송은 비친고죄 성격을 띠며 공탁금이나 보증금 없이 소송이 가능 

 범죄와 관련된 소송에서 선고된 확정판결의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판사는 이 확정판결을 

‘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이 사실을 중앙선거위원회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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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별 경범죄(선거법 제153조)

 선거법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써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선거위원회가 

처벌할 수 있음.

– 당국 또는 공무원인 경우 300유로 이상 3,000유로 이하의 벌금, 개인인 경우 100유로 

이상 1,000유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000유로 이상 30,000유로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함.

7 스웨덴

가. 투표관련 범죄(형법 제17장 제8절)

 투표방해·투표결과 조작·부정투표죄

– 공직선거에 출마하거나 다른 공적인 영역에서 참정권 행사와 관련 있는 자가 투표방해, 

투표 결과 조작 또는 투표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자는 선거부정죄로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 범죄의 정도가 중한 경우 4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

– 범죄의 경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폭력 또는 위협에 의한 것인지 또는 공적인 지위의 

남용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공직선거에서 특정 방식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한 대가를 받거나 

또는 그 약속을 수락하는 자는 뇌물수수죄가 아닌 한, 투표에 관한 부적절한 보상 수수죄로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나. 투표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죄(형법 제17장 제9절)

 권한 없는 자가 선거권 행사와 같은 비 에 부쳐져야 할 사안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려는 때에

는 투표권 사생활 위반죄로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8 스위스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에는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일반법인 ｢형법｣을 

통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선거의 자유방해죄(형법 제279,2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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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나 투표 방해행위(폭력이나 실질적인 불이익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해 선거나 투표, 국민발안

을 위한 서명모집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함.  

 매수죄(형법 제281조)

  – 특정인에게 투표하거나 국민투표, 국민발안을 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수

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함.

 사위등재·사위투표죄(형법 제282조)

– 선거인명부를 조작·훼손하거나,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선거 결과를 조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함.

– 이러한 행위를 한 자가 기관에 종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일 이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함(이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

 투표용지 조작죄(형법 제282조의bis)

  – 투표용지를 계획적으로 수집, 기표 또는 변경하거나 또는 이러한 투표용지를 배부한 자에

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투표의 비 침해죄(형법 제283조)

  –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타인의 투표 비 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함.

9 캐나다

가. 총칙(Offences General Provisions)

 누구든지 선거 과정을 의도적으로 지연․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소집령이 발행된 때부

터 선거일 다음날까지 선거를 위한 공공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저지하려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공모하는 자는 위법행위의 책임이 있음(선거법 제

480조).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선거관리청장, 선거사무원, 선거관리청 관계자, 선거사무

에 관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 후보자  등으로 사칭하거나 오도하는 사람은 유죄임(단, 풍자나 

패러디와 같이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함)(선거법 제480조의1).

 모든 개인이나 단체는 선거기간 동안 형식에 관계없이 선거관리청장, 선거관리관, 정당, 후보

자, 예비후보자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를 대중을 오도할 목적으로 배포, 전송, 공표해서는 안 

됨(선거법 제481조).

 모든 개인이나 단체가 불법적인 컴퓨터 사용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됨(선거법 

제4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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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전자, 음향, 기계 또는 기타장치를 이용

해 직·간접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을 가로채는 행위

– 컴퓨터 데이터 삭제 또는 변경하거나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행위

– 컴퓨터 데이터의 합법적 사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접근권을 거부하는 행위

 누구든지 캐나다 선거관리청 위원 또는 그의 지시를 받는 선거관계자가 선거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 의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위 또는 오도된  진술이나 서면을 통해 고의로 방해 

또는 저지해서는 안 됨(선거법 제482조의1).

나. 개별 위법행위

1) 선거사무원의 위법행위(선거법 제484조)

 모든 전직 선거사무원이 선거문서와 선거 용품을 반납하지 않은 행위

 선거관리관이 고의로 필요한 선거 절차를 즉각 이행하지 않은 행위

 선거사무원이 선거관리청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관리관이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고의로 수행

하지 않는 행위

 무단으로 개인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현장 담당공무원과 선거관리관이 정치적으로 당파적 행위에 관여하는 행위

 선거관리관이나 부선거관리관이 의도적으로 또 다른 지위로 행동하는 행위

 선거사무원을 사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선거문서나 자료를 반환하지 않은 행위

2) 선거인등록 위법행위(선거법 제485조)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기타 선거인등록 관련 금지행위 위반

3) 후보자 관련 위법행위(선거법 제486조)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아파트 건물, 무료개방 공중장소 등의 사용을 거부하는 행위

 결격자가 추천서에 서명하는 행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 진술이나 발표를 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허위 후보자 사퇴 성명 발표

4) 선거인명부 수정 관련 위법행위(선거법 제487조)

 부적절한 선거인명부 등재 신청

 권한 없이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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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선거인명부 관련 금지행위

5) 투표 준비 관련 위법행위(선거법 제488조)

 투표용지의 무단 인쇄 행위

 허가받은 투표용지 인쇄업자가 투표용지 또는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고의로 반납하지 

않은 행위

 투표용지의 위조, 고의로 투표용지 추가 인쇄 및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행위

 비  칸막이가 있는 투표함을 제작하는 행위 등

6) 투표(사전투표 및 특별투표 포함) 관련 위법행위(선거법 제489~491조, 제491조의1, 제491조의2)

 고용주의 투표 시간 허가 불이행 또는 투표 시간 제공에 대해 급여 삭감

 금지된 방식으로 확성기를 사용하는 행위

 투표소 내에서 상징물 등을 착용하는 행위 및 선거자료 전시 행위

 투표 당일 선거인등록을 금지하는 행위

 사전투표 재등록을 금지하는 행위

 선거사무원이 고의적으로 사전투표를 막는 행위와 사전투표 기록을 하지 않은 행위

 선거사무원이 사전투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사전투표 한 선거인을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지 않는 행위

 선거관리관이 재투표 용지와 특별투표 용지 관련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특별투표에서 투표하지 말아야 할 투표를 접수하거나 투표해야 할 투표를 접수하지 않을 의도

로 투표 접수의 임무를 위반한 경우

 특별투표의 집계 임무를 위반한 경우

 투표의 비  보장을 위반한 경우

 기표된 투표지의 사진 또는 영상 촬영 금지 등 특별투표 관련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7) 개표 관련 위법행위(선거법 제492조)

 선거관리관이 투표함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선거사무원이 개표 절차와 관련한 의무(선거법 제283~288조)를 위반하는 행위

 사전투표에서 고의로 개표시간 이전에 개표 한 행위

8) 선거관리관 선거 결과 확인 관련 위법행위

 선거 결과 검증을 위한 선거관리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행위(선거법 제493조)

 선거관리관이 당선자 선언 및 선거문서 제출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선거법 제4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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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지 및 보도 관련 위법행위(선거법 제495조)

 선거광고 허가 표시 불이행

 온라인 플랫폼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요구되는 기간 동안 당파적 광고 메시지와 선거광고 

메시지의 등록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 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등록 정당, 단체, 지명된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자 등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불이행, 선거여론조사 결과 전송일을 통지받은 여론조사

에 대한 후원 불이행, 선거여론조사 결과 보고 불이행, 승인된 통계방식에 근거하지 않은 조

사임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금지기간 중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고의로 전달하는 행위

 선거벽보 첩부 방해 행위 및 선거광고 철거 규정 위반 행위

 고의로 해외방송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방송시간 이용 배정 규정을 위반하거나 선거 방송비용 또는 광고지면 최저가격 책정 불이행 행위

 금지기간 중 고의로 선거광고를 실시하는 행위 등

10) 선거기간 중 정당 활동, 선거광고,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선거법 제496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부담, 선거광고에 자신을 밝히지 않는 경우, 회계책임자 선임 불이행, 

무기명 기부금 사용 행위, 외국인의 기부금 사용행위, 요청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미제출 등

11) 기타 회계 및 재정 위법행위(선거법 제497조), 선거구 정당의 위법행위(선거법 제497조의

2), 당내경선 후보자의 위법행위(선거법 제497조의3) 등

다. 처벌(선거법 제500조)

 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해 위법의 경중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하고, 

양자를 병과할 수 있음.

– (엄중책임 위법행위) 2,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 (고의 위법행위-즉결심판)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50,000달러 이하의 벌금

– (고의 위법행위-선택적 기소) 약식 유죄판결의 경우 20,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기소에 대한 유죄판결의 경우 50,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비용제한액의 초과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위 처벌에 추가적

으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분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함.



제16장 벌칙 ∙  799

1) 추가 벌칙(선거법 제501조제1항)

 위법행위에 대해 유죄선고가 내려지는 경우 법원은 해당 위법행위의 성격과 위법행위의 발생

과 관련된 제반 상황 및 이 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다른 처벌을 고려하여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다음 중 하나를 직접 명령할 수 있음.

– 명령에 규정된 사회봉사

–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상

– 위법행위로 재정적 혜택을 얻는 경우 그 재정적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징수관에게 

지불 

– 의무를 불이행 인한 위법행위의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

– 법의 판단 하에 합리적인 조치 등

2) 부가적 벌칙(선거법 제501조제2항)

 등록된 정당 및 정당의 대표, 회계책임자, 또는 간부 중 한 사람이 위법행위로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은 위법행위의 성격과 제반 상황 및 부과된 다른 처벌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직접 명령할 수 있음.

– 선거관리청장에게 정당 등록말소 지시

– 정당 등록말소를 지시한 경우 정당 대표 또는 법원이 지명한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청산

하도록 함.

– 청산을 명한 경우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법원이 지명한 다른 사람에게 등록된 정당의 

자산의 청산을 명함.

라. 위법 및 부패행위(선거법 제502조)

1) 위법행위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의 후보 사퇴 허위성명서 공표 행위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의 해외방송금지규정 위반 행위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등이 고의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행위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 과정 방해나 풍기 문란행위 도모 또는 선동 행위

 후보자의 허위선언 또는 허위선언을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행위

 후보자가 의회에서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협정에 서명하는 행위

2) 부패행위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2회 투표하는 행위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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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인등록부에서 명단을 삭제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인등록과 관련한 위반행위 

 부적격 상태에서 후보자 추천서 서명을 하는 행위

 허위 이름으로 투표 하는 행위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와 관련해 뇌물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3) 위법 및 부패행위의 결과

 이 법에 의해 위법 또는 부패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선거법에 규정된 다른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는 자는 하원의원으로 당선되거나, 국왕이나 총리가 임명하는 공직에 취임

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됨.

– 위법행위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 부패행위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7년 동안 

10 호 주

가. 투표의 비밀침해죄(연방선거법 제323조)

 공무원 또는 참관인이 권한 행사 중 취득한 선거인의 투표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누설

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됨.

– 위반 시 6개월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5)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나. 선거의 자유방해죄

 공무원이 타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연방선거법 제325조).

–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병원 또는 요양시설의 장 또는 직원(병원 또는 요양시설의 소유주인 법인의 이사 또는 직원 포함)은 

병원 또는 요양시설 환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됨(연방선거법 제325A조).

– 위반 시 6개월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5) 페널티 유닛(penalty unit: PU)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3년마다 다시 책정하는 벌금 기준단위이며, 연방법에 따른 
벌금은 연방 PU가 적용되며, 주법에 따른 PU는 주마다 다르게 책정됨.
형법 제4AA조(section 4AA of the Crimes Act, 1914)에 따라 현재 사용(2022.7.1. 이후)되고 있는 1 페널티 유닛은 
222호주달러임.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9C00048 (검색일 2022.9.5.)
https://asic.gov.au/about-asic/asic-investigations-and-enforcement/fines-and-penalties/ (검색일 
2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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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수죄(연방선거법 제326조)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에 대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요구할 

것을 동의하거나 요구하고 받아서는 안 되며, 그 행위에 영향을 주거나 미쳐서도 안 됨.

– 투표 및 입후보

– 후보자, 후보자 그룹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 투표에 나타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위반 시 2년의 징역형이나 5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뇌물수수로 처벌받는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되며(연방선거법 제362조), 유죄의 판결이 있는 날로

부터 2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됨(연방선거법 제386조).

라. 정치적 자유 등 방해죄(연방선거법 제327조)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다른 사람의 정치적 권리 또는 의무의 자유로운 행사 또는 수행을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됨.

– 위반 시 6개월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누구든지 정당, 정당의 주 지부, 선거의 후보자 등에게 기부한 자에게 다음과 같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됨.

– 조합이나 모임 등에 가입거부

– 업무를 못하게 하거나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협박이나 압력을 가하는 행위

– 손실이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위반 시 일반인의 경우 2년의 징역형이나 5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법인의 경우 20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부과

 정치적 자유방해죄로 처벌받는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되며(연방선거법 제362조), 유죄의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됨(연방선거법 제386조).

마. 현혹 또는 기만적 공표죄(연방선거법 제329조)

 누구든지 선거기간 동안 투표와 관련해 선거인을 현혹 또는 기만할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물품

을 인쇄, 공표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거나 권한을 부여해서도 안 됨.

※ 이 법에서 선거기간(relevant period)이란 선거소집령의 발부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을 의미함(연

방선거법 제322조).

 ‘공표’라 함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한 공표를 포함.

– 위반 시 일반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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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5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부과

바. 부정 선거인등록죄(연방선거법 제330조)

 선거일 선거인등록에 관해 허위 또는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됨.

–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사. 부정투표죄

 합법적으로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선거인 이외의 자가 다른 선거인의 투표용지에 기표 또는 

기타 표시를 하는 행위(연방선거법 제338조)

– 위반 시 6개월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투표용지 등 관련 위반죄(연방선거법 제339조제1항)

– 투표용지 확보 또는 투표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 후보자 등록서류 또는 투표용지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 투표함에 투표지 부정 투입, 불법적으로 투표함 또는 투표용지 파손·취득·개봉하는 행위

– 권한 없이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행위

– 위반 시 징역 6개월

 동일한 선거에서 두 번 이상 투표하는 행위(연방선거법 제339조제1A항)

– 위반 시 10 페널티 유닛

– 고의로 이중투표하면 60 페널티 유닛의 벌금이나 12개월의 징역형 또는 양자의 

병과(연방선거법 제339조제1C항)

아. 형사법상 선거 관련 범죄6)

 선거인등록이나 후보자 선서․추천․등록 관련 신청서류(선거자금, 회계보고 등)에 허위나 오도된 

진술을 할 경우 12개월의 징역형이나 12,600달러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형사법 제

136,137조)

 후보자 추천서류 또는 투표용지를 위조, 변조, 허위 작성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함(형

사법 제144.1조).

6) AEC. ‘Candidate Handbook – Appendix 1: Electoral offences.’ p.36.
https://www.aec.gov.au/Elections/candidates/candidates-handbook/ (검색일 2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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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주요 내용 벌칙 근거규정

한 국

∙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
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물품, 거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
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30조

영 국 ∙ 부패행위, 금전에 의한 입후보 취소, 권유, 알선

∙ 기소에 의한 유죄판결: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 약식재판에 의한 유죄판
결: 6개월 이하의 징역
이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국민대표법
제60,168조

미 국
(연방)

∙ 투표를 하거나 못하도록 금품을 요구하거나 승낙하거나 
받는 자

$1,000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연방선거운동법
제597조

∙ 투표권 행사에 간섭 또는 강요할 목적으로 정부 특별 지
출금을 이용하거나 그 권한을 행사한 자

제598조

∙ 후보자가 지지를 얻을 목적으로 공직의 임명할 것을 약속
하거나 보증한 자

제599조

∙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대가로 고용, 
지위, 보수, 계약, 임명, 기타의 이익 또는 이익을 획득하
는데 있어 특별 배려를 직간접적으로 약속하는 자

제600조

캘리포니아 주

∙ 투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징역

선거법
제18310조

∙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행위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행위

제18311조

∙ 투표를 하거나 못하도록 공직, 고용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알선하겠다는 행위

제18520조

프랑스

∙ 투표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품의 약속, 특혜,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

2년의 징역 또는
€15,000의 벌금 

선거법
제106조

∙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조직 및 단체에 기부금 
또는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

 - 공무원이 위반한 경우 2배 가중처벌
  제108,109조

<표 16-1> OECD국가의 주요 선거범죄 비교

1. 매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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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Österreichs digitales Amt. Geldstrafe(criminal fine).
Tagessatz(오스트리아 일일 벌금기준 단위: 월별 또는 연간 수입을 통해 계산된 일평균 수입)×법정일수
https://www.oesterreich.gv.at/themen/dokumente_und_recht/strafrecht/8/2/Seite.2460702.html (검색
일 2022.10.11.)

국가명 주요 내용 벌칙 근거규정

독 일
∙ 투표를 하거나 못하도록 금품이나 이익을 제안·약속 

또는 제공한 자
∙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제공 받은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형법
제108조의b

일 본

∙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
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무를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또는 특수한 직접 이해관계를 이용해 유도하는 행
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

∙ 수수 또는 교부 받은 이익을 몰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

제224조

스위스
∙ 특정인에게 투표하거나 국민투표, 국민발안의 대가로 

금품·선물제공 수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281조

스웨덴
∙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한 대가를 

받거나 약속을 수락하는 행위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형법 

제17장 제8절

스페인

∙ 보상, 선물, 금품에 대한 약속을 통해 어느 특정 선거인의 
표를 직·간접적으로 호소하거나 기권을 유도하는 자

 - 공무원이 위반한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2개월 이상 24개월의 벌금형, 공직 관련 특별 자
격정지형에 처함.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

선거법
제146조제1항제

1호

캐나다
∙ (부패행위)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뇌물 또는 기

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7년 간 하원의원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제한
선거법 

제502조

호 주
∙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수령 또는 제
공 또는 약속하는 행위 

2년의 징역이나
5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연방선거법
제326조

오스트리아

∙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 공여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20일 수입 이하의 벌금7) 

형법 
제265조∙ 특정 방식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제공을 승낙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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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칠레의 징역형은 경범죄형(61일~5년), 중범죄형(5년~20년)으로 구분되며 경범죄형은 최소등급 61일~540일/ 중간등
급 541일~3년/ 최고등급 3년1일~5년으로 분류됨. 

9) TU(Tax Unit): 60,310.000 CLP(한화 약 92,274원) 2022년 10월 기준
https://www.ceicdata.com/en/chile/monthly-tax-unit/monthly-tax-unit (검색일 2022.10.11.)

국가명 주요 내용 벌칙 근거규정

벨기에

∙ 누구든 선거권자에게 여행, 숙박비용 등 재산상 가치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경우

∙ 누구든 선거와 관련해 음식, 음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경우 

∙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함께 처벌

€26 이상 €200 
이하의 벌금

선거법 
제184조

∙ 누구든 직간접적으로 투표, 기권, 위임장, 선거 결과에 
따른 이득에 대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 거래상의 우위나 
안전을 제공, 제안, 약속하는 행위

∙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함께 처벌
∙ 누구든 공사의 직을 제공, 제안, 약속, 수락하는 행위

8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 이상 €500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제181,182조

∙ 위 두 가지 매수죄와 관련한 금원을 제공한 경우 제185조

∙ 공무원이 매수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최고형 선고, 
2배 가중처벌

제186조

칠 레

∙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경범죄형 중간등급8)의 
징역형 또는 10~50개월의 
TU9)에 해당하는 벌금, 
공무담임권 영구박탈 선거법

제150조
형법 

제25,56조∙ 선거에서 자신의 투표권을 판매하거나 금품을 받고 특정
인에게 투표하는 행위

경범죄형 최소등급의 
징역형 또는 

1~3개월의TU에 
해당하는 벌금

체 코
∙ 선거권자가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투표하도록 금품, 이익

을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1조

덴마크

∙ 특정 방식으로 투표하거나 기권하도록 선거권자에게 금
품이나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 특정 방식으로 투표하거나 기권하도록 금품을 요구하거
나 수수하는 행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17조
제4,5항

에스토니아
∙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품이나 혜택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62조

핀란드
∙ 특정 방식으로 투표를 유도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

기 위해 보상 또는 혜택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
∙ 투표 또는 기권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을 요구하는 행위 

벌금 또는
최고 1년 이하 징역

형법
제14장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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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주요 내용 벌칙 근거규정

그리스

∙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선거권자에게 금품, 
혜택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한 자 

∙ 금품, 혜택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을 수락해 투표권을 특
정 방식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자

€2.93 이상 €29.35 
이하의 벌금과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의회선거법 
제114조

헝가리
∙ 후보자추천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받

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0조제1항

제a,h,i호

아이슬란드

∙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돈이나 기타 이
익을 지불하거나 지불할 것을 약속, 요구, 수용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103조

∙ 투표 여부 또는 투표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전 
또는 기타 혜택을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특정 방식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금
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 

벌금
선거법 

제136조

아일랜드
∙ 금품을 대가로 선거권자가 특정인에 대한 투표를 유도, 

알선, 기권 또는 입후보 포기를 요구하는 행위

∙ 약식재판: £1,000 이하
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 정식재판: £2,500 이하
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1992)
제135,157조

이스라엘
∙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 또는 기권하도록 유도

하기 위해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0,000NIS의 벌금
 또는 5년의 징역

선거법
제122,123조

이탈리아
∙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유리하게 입후보 추천을 위한 서명을 

받거나 투표 또는 기권하도록 현금, 유가증권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과 3,000ITL

20,000ITL 이하의 벌금

하원선거법
제96조

라트비아
∙ 고의로 폭력, 뇌물, 매수, 기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총선,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일시적인 
자유박탈,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벌금형

형법 
제90조제2항

리투아니아
∙ 투표를 하거나 기권하도록 선물이나 그 밖의 보상을 

제공하는 행위

사회봉사,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징역

※ 선거무효에 이르는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72조

의회선거법 
제5조제1항

룩셈부르크
∙ 투표 또는 기권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금품, 보조금, 

이익 또는 식음료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자와 이를 
수락하는 행위

€500~5,000의 벌금
선거법 

제95,96조

멕시코
∙ 투표, 기권, 특정 후보자나 정당 및 연합에 투표하는 것을 

대가로 금품 또는 기타 혜택을 주거나 받는 행위

50일 이상 100일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7조제7항

네덜란드

∙ 투표를 대리하기 위해 뇌물이나 약속을 주고받는 행위
∙ 후보자명부 추천서명서를 위해 뇌물이나 약속을 주고받

는 행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4,500초과 €9,000 

이하의 벌금

선거법 
제Z4조제1,2항, 

형법 
제23조제4항, 

제126조
∙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뇌물이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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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의 자유방해죄

10) JUSTICA.GOV.PT. ‘Justiça criminal.’ 
Pena de Multa(포르투갈 일일 벌금기준 단위: €1~€500 범위에서 해당 법원이 사안에 따라 결정)×법정일수
https://justica.gov.pt/Justica-criminal (검색일 2022.10.12.)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한  국

∙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 선
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
록 강요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37조

국가명 주요 내용 벌칙 근거규정

뉴질랜드
∙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전, 선물, 장소, 고용,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한 행위
∙ 투표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동의한 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N$40,000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216,224조

노르웨이

∙ 투표 또는 기권하도록 선거권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1조제b항

∙ 투표 또는 기권을 대가로 혜택을 제공받거나 동의하는 행
위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제152조

폴란드
∙ 투표를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전적 이익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0a조
제1,2항

포르투갈

∙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표를 매수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0일수의 벌금10)

형법 
제341조

∙ 특정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 등의 
혜택을 제안, 약속, 제공하거나 여행, 숙식경비, 선거운
동 비용 등을 위장해 보상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이상 $50,000

이하의 벌금
(escudo $1,000=€9)

의회선거법 
제155조

슬로바키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주거나 약속해 당사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최대 3년의 징역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
형법 

제332조

슬로베니아
∙ 투표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물 또는 기타 이

익을 요구, 수락하는 행위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7조

튀르키예

∙ 1명 이상의 선거권자에게 이익, 금품, 공직의 임명 또는 
취업, 혜택을 대가로 투표를 요구하는 행위

∙ 수령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
∙ 폭력, 강요, 위협 등을 사용했을 경우 2배 가중처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선거기본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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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미 국
(연방)

∙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을 시도한 행위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양자의 병과

연방선거
운동법

제594조

캘리포니아주

∙ 협박 또는 폭력으로 선거인이 정치모임에 나가는 것을 
막거나 방해한 행위

경범죄로 $1,000
미만의 벌금

선거법
제18340조

∙ 투표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폭력 또는 위협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16개월 또는 2년 
또는 3년 징역

제18540조

프랑스

∙ 소란 또는 위협적인 시위행위로 선거인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선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행위

2년의 징역과
€15,000의 벌금

선거법
제98조

∙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선거인단에게 폭력을 사용했거나 
폭력을 사용할 행위

5년의 징역과 
€22,500의 벌금

제99조

∙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투표를 침해한 행위 10년의 징역 제100조

∙ 그 범죄가 공모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1개 또는 수개의 
도 또는 구 규모로 행해진 경우

20년의 징역 제101조

∙ 선거인에 대해 폭행, 협박이나 공포심을 일으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년의 징역과
€15,000의 벌금

제107조

독 일
∙ 폭력이나 협박, 직업상 또는 기타의 경제상 압력을 가해 

투표를 강요 또는 방해한 행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특히 중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미수범도 처벌

형법
제108조

일 본

∙ 선거인, 공직후보자, 선거운동원에게 폭행이나 위력을 
가하거나 유인한 행위

∙ 교통, 집회, 연설을 방해하거나 문서․그림 등을 훼손한 행위
∙ 특수이해관계를 이용해 협박한 행위

4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25조

∙ 다중이 집합하여 죄를 범할 때
– 주모자: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타인을 지휘하거나 앞장서서 행동한 자: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단순참가자: ￥20만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제230조

∙ 공무원, 선거관계사무원이 고의로 공직후보자나 선거운동
을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행위

4년 이하의 금고 제226조

스페인

∙ 선거인에게 폭력·위협을 행사하여 선거권 행사를 못하게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행사하게 하는 행위

- 공무원이 위반한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의 벌금형, 공직 관련 특별 자격정지
형에 처함.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

선거법
제146조

제1항제2호

스웨덴 ∙ 투표를 방해하는 자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중할 경우 
4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7장 제8절

스위스 ∙ 폭력이나 협박으로 선거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279,2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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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선거 과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
∙ 방해를 공모하는 행위

∙ 약식 유죄판결
– C$20,000 이하의 벌

금이나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양자의 병과

∙ 기소 유죄판결 
– C$50,000 이하의 벌

금이나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166조제1항

제3호,
제489조제3항

제4호

호 주

∙ 공무원이 타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한 
한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연방선거법
제325조

∙ 병원 또는 요양소의 장 또는 그 직원인 자(병원 또는 요양
소의 소유주인 법인의 이사 또는 직원 포함)가 그 병원 또
는 요양소 환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325A조

∙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된 타인의 정치적 권리 또는 의무 
행사를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제327조

오스트리아

∙ 위협 또는 강요로 투표를 방해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20일 수입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2조∙ 강요 이외의 방법으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60일 수입 이하의 벌금

벨기에

∙ 폭력 또는 협박을 통해 선거권자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거
나 기권하게 하려는 행위

∙ 의도를 알면서 금전을 제공한 행위
∙ 공무원이 관여된 경우 최고형 선고, 두 배 가중처벌 가능

8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 이상 
€500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183,185,

186조

∙ 복지기관, 자선단체 직원 등이 지위를 이용해 빈곤층에게 
투표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지원을 
약속, 제공 또는 지원을 중단하는 행위

8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 이상 
€500 이하의 벌금 제187조

∙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건으로 복지기관 등에 대해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

8일 이상 
3개월 이하의 징역

∙ 선거인을 위협하거나 소란을 피우기 위해 개인 또는 집단
을 고용하거나 배치하는 행위(무기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해당)

15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6 이상 

€500 이하의 벌금 제188조

∙ 의도적으로 위의 폭력조직 등에 참여한 경우
8일 이상 15일 이하 징역 

또는 €26 이상 
€200 이하의 벌금

∙ 폭력적인 집회, 협박, 폭력 등으로 선거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15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6 이상
€1,000 이하의 벌금

제189조

∙ 제188조에 의해 조직된 폭력조직이나 구성원 등을 고용해 
위의 범죄를 행한 경우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1,000의 벌금
제191조

∙ 폭력 또는 기망으로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강요하는 자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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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칠 레 ∙ 투표 사무원이 선거권자의 투표권을 부정하는 행위
경범죄형 

최소등급의 징역형
선거법 

제144조제4항

체 코 ∙ 규정없음. - -

덴마크

∙ 불법적인 강압, 자유의 박탈 또는 우월한 지위의 남용으로 
선거권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못하도
록 하는 행위

∙ 사기를 통해 선거권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기권하게 하
거나 투표를 무효로 만드는 행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17조
제2,3항

에스토니아
∙ 공적지위, 폭력, 기만 또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해 투표

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62조

핀란드 ∙ 폭력 또는 위협을 행사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4장제1조

그리스
∙ 폭력 또는 위협으로 선거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

록 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자

3개월 이상의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의회선거법
제112조제1항

헝가리
∙ 폭력, 위협, 기만 등으로 투표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려

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0조제1항

제e호

아이슬란드

∙ 불법적인 수단으로 강요, 정치적 자유의 제한, 지휘권의 남
용 등으로 투표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103조

∙ 투표 여부 또는 투표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용 또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

벌금 선거법 제136조

∙ 투표권 행사의 자유를 방해하기 위해 강요, 폭력 또는 위협
을 가하는 경우

4년 이하의 징역 제137조

아일랜드

∙ 위협, 폭력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투표를 방해하거나 특정
인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입후보를 강요하거
나 방해하는 행위, 선거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선거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방해 또는 방해하려는 
행위

∙ 투표용지에 투표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표시하도록 유도
하는 행위

∙약식재판: £1,000 이
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
의 병과

∙정식재판: £2,500 이하
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1992)
제136,137,

157조

이스라엘 ∙ 선거권자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
2년의 징역 또는

10,000NIS의 벌금
선거법

제119조제3항

이탈리아
∙ 위협, 폭력 등으로 선거절차,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투

표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자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벌금과 3,000ITL 이상 
20,000ITL 이하의 벌금

하원선거법
제100조제1항

라트비아
∙ 고의로 폭력, 뇌물, 매수, 기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선거권자가 총선, 국민투표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벌금

형법 
제90조제1항

리투아니아
∙ 정신적 강요나 속임수를 써서 투표와 관련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사회봉사,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징역

※ 선거무효에 이르는 경
우 6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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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 폭력이나 협박, 직업 상실 위협, 개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위협이나 기타 경제적 압력을 가해 기권 또는 무효투표를 
강요하거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51 이상 €2,000 
이하의 벌금 또는 8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금고
※ 투표권 행사를 하지 못

하게 한 경우 가중처벌

선거법 
제97,99조

멕시코
∙ 폭력 또는 위협 수단으로 선거권자가 투표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50일 이상 100일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7조제16항

네덜란드

∙ 폭력이나 위협으로 투표권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
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500 초과 

€9,000 이하의 벌금

형법 
제23조제4항

제125조, 

∙ 대리투표를 하기 위해 개인적인 접근과 설득을 하는 행위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4,500 초과 

€9,000 이하의 벌금

선거법 
제Z8조
형법

제23조제4항

뉴질랜드
∙ 협박, 강요, 폭력, 구속을 행사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인 상

해, 피해, 손실을 가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 납치, 협박, 기만 등을 통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N$40,000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218조

노르웨이

∙ 위협 또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

∙ 선거권자가 본인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투표하거나 기권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1조
제a,c항

폴란드
∙ 강제, 위협 또는 종속적 관계 등을 이용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강요, 방해하는 행위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0조

포르투갈

∙ 폭력, 위협 또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투표를 방해하거나 영
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시도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40조

∙ 해고, 취업방해 또는 다른 위협을 통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
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이상 $20,000 

이하의 벌금
(escudo 1,000=€9)

의회선거법 
제154조

슬로바키아

∙ 폭력이나 위협 또는 사기 등을 통해 타인이 자신의 헌법상
의 권리인 선거 및 국민투표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
록 하는 자

– 그 정도가 심하거나 공무원이 가담한 경우, 특정 동기, 공
개적으로 행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로 가중처벌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1조
제1,3항

슬로베니아

∙ 공무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인의 이름을 등재하지 않거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름을 삭제하는 행위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0,151조

∙ 폭력, 위협, 뇌물, 속임수 등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공무원이 선거 관련 직무를 남용한 경우 가중처벌, 2년 
이하의 징역

 – 제공한 뇌물은 몰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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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표소 무기휴대죄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튀르키예

∙ 타인의 선거인등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 자격을 갖춘 선거권자가 해당 행위로 인해 선거인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 폭력, 강요, 위협 등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 가중처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선거기본법
제145,153조∙ 선거권자가 투표소에 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감금하거나 

지역 간 이동을 막는 행위
 –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한 경우 2년 이상
 – 폭력, 강요, 위협 등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 가중처벌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 투표를 한 이후에도 투표함 근처에 남아 있으려 하거나 다
른 선거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하려는 자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제159조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한 국

∙ 무기․흉기․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
로 들어간 자

∙ 다수인이 집합해 위의 행위를 한 경우
 –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

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부화하여 뇌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공직선거법 

제245,246조

프랑스 ∙ 투표소에 무기를 휴대하고 들어가는 행위
3개월의 징역과
€7,500의 벌금

선거법
제96조

일 본
∙ 총포, 도검, 곤봉, 기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 개표소, 선거회장에 들어간 행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만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31조

스페인
∙ 무기 또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각종 투표

행위 또는 투표 장소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방해하는 자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

선거법 
제147조

오스트리아
∙ 지역선거관리기관이 정한 투표소 반경 제한구역 내에서는 

총기류 소지가 금지
2주 이하의 징역 또는

€218의 벌금 
선거법 
제58조

벨기에

∙ 투표소에서 선거인, 참관인 등에 대해 모욕, 폭력, 협박을 
행사하거나 선거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무기를 소지한 
경우 가중처벌 됨.

 – 투표가 침해된 경우 최고형이 선고되고, 2배 가중처벌 가
능

15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1,000의 벌금
※ 무기소지 시
– 초범: 3개월~2년 징역 

또는 €200~2,000의 
벌금

– 재범: 징역 또는 
€3,000~5,000의 
벌금

선거법
제1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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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방해죄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이탈리아

∙ 선거절차,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 방해 등 본 법에서 규정
한 위반행위를 집단이 무기를 동원해 저지른 경우
※ 5명 이상의 군중이 무기를 이용하거나 그 일부만 이용

한 경우 또는 10명 이상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20,000ITL의 벌금

하원의원선거법 
제101조

룩셈부르크
∙ 개인 또는 다중이 집합해 무기를 소지하고 선거권자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권 침해 시 2배 가중처벌

∙ 개인
– 초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5,000 벌금

– 재범: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5,000 벌금 

선거법
제101,102조

∙ 단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5,000 벌금

멕시코

∙ 투표자격 증명을 위한 물품을 압수, 훼손, 판매하는 행위, 
투표소 설치 또는 폐쇄, 선거권자의 투표소 접근 방해 등의 
행위를 다수의 무기를 소지한 집단이 행했을 경우 가중처
벌 됨. 

50일 이상 100일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1/2에 해당하는 

가중처벌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7조제11,12,
14,16항

폴란드 ∙ 무기를 소지한 자는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음. – 선거법 제46조

포르투갈 ∙ 무장한 상태로 투표소에 들어가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0일수 이하의 벌금

형법 
제338조제2항

튀르키예

∙ 선거일 선거구 내에서 무기소지 금지
※ ‘무기’는 형법 제6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름.

가중처벌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25일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선거기본법
제79,133,

171조∙ 총기를 사용해 위원회의 소집 또는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3년 이상의 징역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한 국

∙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위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40조

∙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
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
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
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 검사․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이 위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3년 이하의 징역 제2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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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미 국
캘리포니아 주

∙ 투표물품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경범죄로 

$1,000 미만의 벌금
선거법

제18380조

∙ 선거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16개월 또는 2년 또는 

3년의 징역
제18502조

프랑스

∙ 투표소에서 폭력, 모욕 또는 협박으로 선거를 지연시키거
나 방해한 자

1년의 징역과
€15,000의 벌금

선거법
제102조

∙ 실제 투표가 방해된 경우
5년의 징역과

€22,500의 벌금

독 일
∙ 폭력 또는 협박으로 선거 또는 선거 결과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교란한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107조

일 본

∙ 투․개표관리자, 선거사무원을 폭행, 협박해 소란스럽게 
하거나 선거물품을 훼손, 탈취한 행위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공직선거법
제229조

∙ 다중이 집합하여 죄를 범할 때
 – 주모자: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타인을 지휘하거나 앞장서서 행동한 자: 6개월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단순참가자: ￥20만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제230조

스페인

∙ 선거 절차가 진행되는 곳에서 선거인, 후보자, 대리인, 참
관인 및 공증인의 출입 또는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정당
한 사유 없이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자

 - 공무원이 위반한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의 벌금형, 공직 관련 특별 자격정
지형에 처함.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 

선거법
제146조

제1항제3호

스웨덴
∙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투표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자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중할 경우 
4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7장 제8절

스위스

∙ 선거인명부를 조작·훼손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282조

∙ 투표용지를 계획적으로 수집, 기표 또는 변경하거나 
이러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행위

과태료 제282조의bis

캐나다
∙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컴퓨터 등을 사위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 약식 유죄판결
– C$20,000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양자의 병과

∙ 기소 유죄판결
– C$50,000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4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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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호 주

∙ 누구든지 선거기간 동안 선거인을 현혹 또는 기만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인쇄, 공표 또는 배포하는 행위

∙ 일반인: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또
는 양자의 병과

∙ 법인: 5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연방선거법
제329조

∙ 선거일 선거인등록에 관해 허위 또는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제330조

∙ 제3자가 투표용지에 기표 또는 기타 표시를 하는 행위 제338조

∙ 투표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 후보자 등록서류 또는 투표용지를 파손·훼손하는 행위
∙ 권한 없이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행위

6개월 이하의 징역 제339조제1항

∙ 같은 선거에서 두 번 이상 투표하는 행위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 고의로 한 경우 60 페
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이나 12개월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제339조
제1A,1C항

오스트리아
∙ 강제 또는 위협으로 투표나 선거 결과의 확정, 공표를 방

해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67조

벨기에

∙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 선거인단 구성 방해, 폭력으로 선거절차를 지연시키는 행

위
∙ 투표가 침해된 경우 최고형이 선고되고, 2배 가중처벌 가

능
 – 무기소지 시 가중 처벌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200 이상

€2,000 이하의 벌금
※ 무기소지 시 
– 초범: 1년~3년 징역, 

€500~3,000의 벌금
– 재범: 징역과  

€3,000~5,000의 벌금

선거법 
제190조

∙ 투표소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
위

€50 이상 
€500 이하의 벌금

제111조

∙ 선거인명부 등재를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
€26 이상 

€200 이하의 벌금
제195조

∙ 선거인명부에서 선거인을 삭제, 대체, 추가 등 조작하는 
경우

€26 이상 €200 
이하의 벌금과 8일 이상 

15일 이하 징역
제196조

∙ 선거권자 확보를 위해 선거인명부를 조작하는 경우
8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징역과 €50 이상
€500 이하 벌금

∙ 참심원,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도
적으로 선거인명부 등재를 거부하거나, 선거인명부에서 
선거인을 등재, 삭제, 대체, 조작하는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제197조

∙ 투·개표 중 투표용지를 오용, 변경, 추가하거나 투표  수
를 조작하는 행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과 €26 이상 

제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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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 선거위원회 직원 또는 참관인이 저지른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50 이상 €3,000 이하의 벌금

€1,000 이하의 벌금

∙ 다른 선거권자의 이름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는 행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과 €26 이상 
€1,000 이하의 벌금 제201조

∙ 투표용지를 분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26 이상 

€1,000 이하의 벌금

칠 레
∙ 선거위원회 또는 투표사무원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

록 방해하는 자
경범죄형의 중간등급 

이하의 징역형
선거법 

제143조

체 코

∙ 정당, 선거 관련 수치, 선거 관련 청원과 관련된 문서 및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

∙ 의회, 지자체 구성, 국민투표를 위한 선거절차를 방해하
는 자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1조

덴마크

∙ 선거절차를 방해하거나 결과를 조작 또는 개표가 불가능
하도록 만드는 자

6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16조

∙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투표
권을 행사하는 행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제117조제1항

에스토니아

∙ 선거나 선거 결과의 확정, 공표를 방해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161조

 – 위의 행위에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투표용지나 관련 문서를 훼손, 파기, 탈취, 위조하거나 개
표를 잘못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제163조

핀란드

∙ 선거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투표하거나 두 번 
이상 투표를 하거나 시도한 자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4장 제3조

∙ 투표용지를 파괴, 손상, 추가하거나 잘못 개표해 선거 결
과를 왜곡하려는 행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제14장 제4조

그리스
∙ 고의로 선거를 방해하거나 소음, 무질서 등의 수단으로 

선거를 방해하는 자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의회선거법
제115조

헝가리
∙ 승인 없는 투표 또는 서명을 하거나 선거 결과를 위조하는 

행위나 시도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0조
제c,d,g호

아이슬란드

∙ 선거를 방해하거나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무효화 하려는 
행위

4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02조

∙ 고의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자신이 배달 또는 발송하도록 위임된 투표지의 배달·발송

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거나, 적격자가 누락되거나, 선거구가 바뀌도록 하
는 행위

∙ 잘못된 선거지침을 발행하는 행위
∙ (사전)투표 투표지 등의 회송을 지연시키는 행위

벌금
선거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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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 투표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한 사람이 동일한 선거에 두 곳에서 투표하는 행위

∙ 투표지를 위조하거나 누락 또는 손상시켜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4년 이하의 징역 제137조

아일랜드 ∙ 폭력을 사용해 후보자추천이나 투표를 방해하는 자

∙ 약식재판: £1,000 미
만 이하의 벌금이나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 정식재판: £2,500 이
하의 벌금이나 2년이
하의 징역 또는 양자
의 병과

선거법
제145,157조

이스라엘
∙ 선거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투표용지를 배포하는 자, 기

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꺼내 투표 절차
를 방해하는 행위

10,000NIS의 벌금 
또는 2년의 징역

선거법
제119조

제1,2,6항

이탈리아

∙ 수단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사적 선거운동집회를 
방해하는 자

 – 공무원이 방해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ITL 이상 
15,000ITL 이하의 벌금

하원선거법
제99조

∙ 투표용지나 기타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경하
거나 대체 또는 파괴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

 – 선거관리관의 경우 2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과 
€1,000 이상 €2,000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제100조제2항

라트비아 규정 없음. – –

리투아니아

∙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개표록, 
투표용지 등을 위조하는 행위

사회봉사,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징역

※ 선거무효에 이르는 경
우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73,174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표를 부정확하게 기록

하거나 개표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룩셈부르크

∙ 투표소에서 개인 또는 다중이 집합해 선거권자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 개인: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징역과 
최대 €5,000의 벌금

∙ 단체: 8일 이상 15일 
미만의 금고와
최대 €2,000의 벌금

선거법 
제98조

∙ 투표지를 교체해 실제 개표수보다 더 많거나 낮은 
투표수가 집계되도록 하는 행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5,000의 벌금
제109조

∙ 출마선언서, 후보자동의서, 증인임명서 등의 서명을 
위조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이름으로 투표하거나 하려고 
한 자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10,000의 벌금
제110조

멕시코

∙ 투표절차 또는 연방선거기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치, 

파괴하는 자 
∙ 선거자격 증빙을 위한 물품을 위·변조하거나 파손, 판매, 

불법제공하는 행위

50일~100일에 
해당하는 벌금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7조제4,11,
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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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네덜란드

∙ 선거가 진행 될 때 의도적으로 투표를 방해하거나 
투표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0 초과 

€22,500 이하의 벌금

형법 
제129조

∙ 투표용지나 선거권자카드 등의 모방, 위조 등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9,000 초과 
€22,500 이하의 벌금

선거법 
제Z1조

뉴질랜드

∙ 선거인과 후보자명부 등 선거정보를 승인된 목적 외 
사용을 위해 수신, 제공하는 행위

∙ 상업적 목적: 
N$50,000 이하 벌금 

∙ 그 외의 경우: 
N$10,000 이하 벌금

선거법 
제116,117조

∙ 선거에 필요한 신청서나 증명서 등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
하는 행위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N$2,000 이하 벌금 

제118조

∙ 후보자명부나 선거인명부작성 시 고의로 가명이나 사망
한 자의 이름을 기입하는 행위

 N$2,000 이하 벌금 제119조

∙ 선거인 본인확인을 위한 질문에 대해 선거관리관에게 
대답하지 않거나 거짓말하는 경우

N$1,000 이하 벌금  제166조

∙ 투표용지의 위조, 훼손, 파기, 유출, 승인된 투표용지가 
아닌 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 행위

 - 선거관리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6개월 이하의 징역

제201조
제1,2항
제a~d호

노르웨이

∙ 투표권 없이 투표하는 자, 타인의 명의로 투표하거나 
한 번 이상 투표하는 자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3조

∙ 투표지를 조작, 제거, 부정투표지 투입 등으로 개표결과
를 방해하는 자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제154조

폴란드

∙ 후보자명부나 선거인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선거문
서를 파손, 은폐, 위조, 개표 및 집계를 방해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48조

∙ 위협과 폭력, 속임수 등으로 선거집회, 후보자 출마, 투표
와 개표, 선거문서 작성을 방해하는 행위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제250조

포르투갈

∙ 폭력, 위협, 무질서의 방법으로 개표, 결과 발표 등을 방
해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338조제1항

∙ 투표용지 투입 시 부정을 저지른 행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200,000의 
벌금

(escudo $1,000=€9)

선거법 
제157조

∙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후보자나 대리
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10,000의 

벌금
(escudo $1,000=€9)

제161조

슬로바키아
∙ 고의로 개표 오류를 범하는 자
 – 그 정도가 심하거나 공무원이 가담한 경우, 특정 동기, 

공개적으로 행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로 가중처벌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1조

제2항제a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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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표함 탈취죄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슬로베니아

∙ 다른 사람을 대신해 투표하거나 한 번 이상 투표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152조

∙ 공적 지위를 이용해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결과를 
조작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제155조

튀르키예

∙ 법률에 언급된 최고선거위원회 및 유관기관의 정당한 업
무진행을 폭력, 강요, 위협 등의 수단으로 방해하는 자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선거기본법
제133조

∙ 투표소에서 경고에도 불구하고 투표 진행과정의 법적의
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250TRY의 과태료 제158조

∙ 선거권이 없는 자가 투표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제160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투표하거나 이중투표를 시도하는 

자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공정하고 질서정연한 투표절차 진행, 선거위원회의 
기능 수행, 개표과정 지연 등의 목적을 갖고 고의로 
이의를 제기하는 자

1,000~5,000TRY의 
벌금

제166,167조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한 국

∙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이나 투표
함 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

 – 검사․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이 위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공직선거법
제243조

프랑스

∙ 개표되지 않은 투표함을 탈취한 행위
 - 집단적이고 폭력적으로 탈취한 경우 10년의 징역

5년의 징역과
€22,500의 벌금

선거법
제103조

∙ 투표소 관리인 또는 투표용지 경비책임을 맡은 자가 
투표함을 탈취한 경우

10년의 징역 제104조

호 주
∙ 투표함에 투표지 부정투입, 불법적으로 투표함 또는 

투표용지를 파손·취득·개봉하는 행위
6개월 이하의 징역

연방선거법
제339조제1항

그리스 ∙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은닉하는 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의회선거법 
제116조

아일랜드

∙ 의도적으로 적법한 권한 없이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총선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문서를 파괴, 은닉, 개
봉 또는 훼손하는 행위, 공식 인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위조
하는 행위, 적법한 권한 없이 투표용지를 유포하는 행위, 
투표함에 투표지가 아닌 종이를 투입하는 행위

∙ 약식재판: £1,000이하
의 벌금이나 6개월 이
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 정식재판: £2,500이하
의 벌금이나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138,157조

이스라엘
∙ 담당관의 인허가 없이 투표함을 다루거나 투표용지를 꺼내

거나 개표하는 행위, 개표에 포함되기 이전에 투표함에서 
투표봉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10,000NIS의 벌금 
또는 2년의 징역

선거법
제119조

제4,5,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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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표의 비밀침해죄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리투아니아
∙ 선거인명부, 투표지, 개표록 등을 훼손, 분실, 탈취, 은닉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사회봉사,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75조

멕시코
∙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장소, 시간에 투표함을 

설치 또는 개함하거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50일 이상 200일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8조제7항

뉴질랜드
∙ 투표함을 파손 또는 탈취하거나 개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한 행위
 - 선거관리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6개월 이하의 징역
선거법 제201조
제1,2항제e호

포르투갈
∙ 투표가 수집되었고 개표가 시작되지 않은 투표함을 탈취한 

자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0 이상 
$200,000 이하의 벌금
(escudo $1,000=€9)

선거법
제157조

슬로베니아
∙ 투표·선거에 관한 문서 또는 선거나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증거물을 위조, 훼손, 은닉하는 행위
 – 공무원이 선거 관련 직무를 남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4조

튀르키예

∙ 적법한 절차 또는 권한 없이 투표함을 옮기거나 이동 또는 
개함하는 자, 투표함을 탈취 또는 파괴하는 자, 투표함에서 
투표지를 꺼내거나 꺼낸 후 탈취 또는 파괴하거나 다른 투
표지로 교체하는 자

∙ 폭력, 강요, 위협 등을 사용했을 경우 2배 가중처벌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선거기본법
제161조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한 국

∙ 투표의 비 을 침해하거나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
에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
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 결과를 예상하기 위
해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
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이 위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41조

미 국
캘리포니아 주

∙ 투표지 위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
경범죄로 $1,000 미만의 

벌금 

선거법
제18001,
18562조

프랑스
∙ 투표 전이나 진행 중, 종료 후 투표의 비 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한 행위, 투표 결과를 변경하거나 변경하려는 
행위

€15,000 벌금이나 1년 
징역,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113조

독 일 ∙ 투표의 비  보장을 위반한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107조의c

일 본
∙ 선거관리공무원 또는 선거사무원이 선거인이 투표한 사항

을 표시한 행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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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거인에게 폭력·위협을 행사해 투표내용의 비 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

 - 공무원이 위반한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의 벌금형, 공직 관련 특별 자격정
지형에 처함.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 

선거법
제146조제1항

제2호

스웨덴 ∙ 투표의 비  보장을 위반한 행위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형법 

제17장 제9절

스위스 ∙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의 투표 비 을 누설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283조

캐나다 ∙ 투표의 비  보장을 위반하는 행위
C$5,000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281조의6

제2항
제491조의1

제a호

호 주
∙ 공무원 또는 참관인이 권한 행사 중 취득한 선거인 투표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누설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6개월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연방선거법
제323조

오스트리아 ∙ 투표에 내용을 알기 위해 비 투표의 규정을 위반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60일 수입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8조

벨기에 ∙ 투표의 비 을 폭로하는 행위
€500 이상 €3,000

이하의 벌금
선거법 

제199조 

칠 레
∙ 투표사무원이 투표에 선거인이 투표한 사항을 표시해 투표

의 비 을 침해하거나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행위
경범죄형 

최소등급의 징역형
선거법

제144조제5항

체 코
∙ 고의로 개표오류를 범하거나 투표의 비  보장을 침해하는 

행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1조

에스토니아 ∙ 투표의 비 을 침해하는 행위

100 이하의 벌금단위 
또는 징역

법인의 경우 최대 
€2,400의 벌금

(trahviühikut: 벌금 
단위, 2022년 €4)

형법 
제166조

그리스
∙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선거권자의 투표 내용을 

확인하거나 시도하는 자
2년 이하의 징역

의회선거법 
제113조

헝가리 ∙ 투표의 비  보장을 위반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0조제1항
제f호

아이슬란드

∙ 선거 또는 투표와 관련해 권한 없는 자의 공표 또는 
의도적으로 부정확하게 공표하는 행위

벌금 또는 
징역 6개월

형법 
제115조

∙ 타인의 투표내용 또는 투표 방법을 염탐하는 행위 벌금
선거법 

제136조

아일랜드
∙ 우편투표, 특별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의 경우
 - 투표 종료 전 공식 마크 등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 투표용지 뒷면의 숫자 또는 투표용지에서 표를 받은 후보

∙ 약식재판: £1,000 이
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

선거법
제137,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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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확인하려고 시도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 우편투표자의 투표용지 수령, 표시 또는 반환을 방해 또는 

방해를 시도하거나 투표한 정보를 얻으려는 행위 
∙ 투표가 종료되기 전 선거인 이름, 번호, 공식 마크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
∙ 개표 시 투표용지 뒷면의 숫자 집계를 확인하거나 확인하

려고 시도하는 행위 또는 투표용지에 기표된 후보자 집계
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 투표하려고 하거나 투표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얻으려고 시도하는 행위

의 병과
∙ 정식재판: £2,500 이

하의 벌금이나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라트비아 ∙ 고의로 비 투표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4년 이하의 징역, 
일시적인 자유박탈, 
보호관찰, 사회봉사,  

벌금 또는 5년 동안 특정 
지위 취임 권리 박탈

형법 
제92조

룩셈부르크 ∙ 투표사무원, 참관인 등이 투표의 비 을 침해하는 행위 
€5,000이상 €15,000 

이하 의 벌금
선거법 

제108조

멕시코 ∙ 투표의 비 을 침해하는 행위
50일 이상 100일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7조제8항

뉴질랜드
∙ 투표소 내에서 선거권자의 투표 정보를 확인하려는 시도나 

대화, 기표된 투표지를 보여 달라고 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N$40,000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203,204,

224조

폴란드
∙ 비 투표 규정을 위반해 다른 사람의 투표 내용을 공개하

는 행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1조

포르투갈
∙ 비 투표 규정을 위반해 다른 사람의 투표 내용을 

알게 되거나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0일수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2조

슬로바키아
∙ 투표의 비 을 침해하는 자
 – 그 정도가 심각하거나 공무원이 가담한 경우 특정 동기, 

공개적으로 행했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가중처벌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1조

제2항제a호,
제3항

슬로베니아

∙ 선거인에게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또는 투표하거나 하지 않
은 이유에 대해 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3조

∙ 투표의 비  보장을 위반하는 행위
 – 공무원이 선거 관련 직무를 남용한 경우 가중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제156조

튀르키예 ∙ 선거권자의 비 투표를 방해하는 자
경고 이후 

투표소 강제퇴장
선거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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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52/subtitle2/chapter205&ed

ition=prelim (검색일 2022.6.24.)

• 투표지원법(52USC CHAPTER 209—ELECTION ADMINISTRATION IMPROVEMENT: Help 

America Vote Act, 2002: HAVA)

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52/subtitle2/chapter209&ed

ition=prelim (검색일 2022.11.3.)

• 연방통신법(Communication Act, 193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47/chapter5&edition=preli

m (검색일 2022.11.3.)

• 공무원법(해치법, 5USC PART III. Subpart F. CHAPTER 73. SUBCHAPTER III: Political 

Activities: Hatch Political Activities Act)

http://uscode.house.gov/browse/prelim@title5/part3/subpartF/chapter73/subchapte

r3&edition=prelim (검색일 2022.6.24.)

• 연방법 제18편(형법) - 선거 및 정치활동(18USC Ch 29. Elections and Political Activities)

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18/part1/chapter29&edition

=prelim (검색일 2022.6.24.) 

• 연방규정 제11편 연방선거(code of Federal Regulations-Title 11 Federal Elections)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FR-2021-title11-vol1/pdf/CFR-2021-title11-

vol1.pdf (검색일 2022.5.31.)

 프랑스

• 헌법(La Constitution)

https://www.legifrance.gouv.fr/Droit-francais/Constitution (검색일 2022.4.19.)

• 선거법(Code électoral)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cidTexte=LEGITEXT000006070239

• 1986년 9월 30일 n°86-1067 방송의 자유에 관한 법률[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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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Loi Léotard)]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68930 (검

색일 2022.4.19.)

•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2일 n° 77-808 법률(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http://www.commission-des-sondages.fr/pdf/Loi77.pdf (검색일 2022.4.19.)

• 2017년 1월 20일 여론조사위원회 관련 개정법(LOI n°2017-55 du 20 janvier 2017 – art. 24)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Article 6, Modifié par LOI n°2017-55 du 20 janvier 2017 – art. 

24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Article.do;jsessionid=6D75202477A8355F

DA44DCE602B1A560.tplgfr44s_1?cidTexte=JORFTEXT000000522846&idArticle=LEGI

ARTI000033911741&dateTexte=20170121&categorieLien=id#LEGIARTI000033911741 

(검색일 2022.4.19.)

• 1983년 7월 13일 n.83-634 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법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68812&d

ateTexte=20190610 (검색일 2022.4.19.)

• 정치생활의 재정투명화 법률 88-227(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la transparence 

financièe de la vie politique)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69061 (검

색일 2022.4.19.)

• 의원선거와 선출직에 남녀의 평등한 진출을 위한 법(남녀동수법, 빠리테법(loi n°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favoriser l’éal accè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ectoraux 

et fonctions éectives)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400185 (검

색일 2022.4.19.)

• 1881년 6월 30일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loi du 30 juin 1881 sur la liberté de réunion)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5148185 (검

색일 2022.4.19.)

• 1907년 3월 28일 공공집회에 관한 법률(la loi du 28 mars 1907 relative aux réunions 

publiques)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314861 (검

색일 2022.4.19.)

• 2013년 5월 27일 투명정치자금관련 n°2013-430법 시행령(JORF n°0121 du 28 mai 2013page 

8741 texte n° 12)

http://www.legifrance.gouv.fr/eli/decret/2013/5/27/INTA1313482D/jo/texte(검색일 

2022.4.19.)

• 선거비용 제한 및 정치자금 투명성에 관한 법률(la loi n° 90-55 du 15 janvier 1990 relative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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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limitation des dépenses électorales et à la clarification du financement des activités 

politiques)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341734 (검

색일 2022.4.19.)

• 선거운동자금조달법(Loi organique n° 90-383 du 10 mai 1990 relative au financement de 

la campagne en vue de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de celle des 

députés)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342316&d

ateTexte=20190606 (검색일 2022.4.19.)

•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no 86-1067 법률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68930&dat

eTexte=20110921 (검색일 2022.4.19.)

• 정보조작 대처법(LOI n° 2018-1202 du 22 dé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37847559 (검색일 2022.11.3.)

• 언론법(La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LEGITEXT000006070722/ (검색일 2022.11.3.)

• 재외국민투표와 영사 선거인명부에 관한 n.76-97 법(Loi organique n°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http://legifrance.gouv.fr/affichTexte.do;jsessionid=39D1459414F99DBBDF2718D62D

A86506.tpdjo02v_1?cidTexte=JORFTEXT000000510005&dateTexte=20080806 (검색일 

2022.7.14.)

 독일
•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GG)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 (검색일 2022.4.19.)

•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

https://www.gesetze-im-internet.de/bwahlg/BJNR003830956.html (검색일 2022.4.19.)

• 정당법(Political Parties Act, Parteiengesetz: ParteienG)

https://www.gesetze-im-internet.de/partg/ (검색일 2022.4.19.)

• 연방공무원법(Bundesbeamtengesetz: BBG)

https://www.gesetze-im-internet.de/bbg_2009/BJNR016010009.html (검색일 2022.4.19.)

• 연방의회의원법(Abgeordnetengesetz: AbgG)

https://www.gesetze-im-internet.de/abgg/BJNR102970977.html (검색일 2022.4.19.)

• 연방의회 직무규정 부칙 1(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Anlage 1)

https://www.bundestag.de/parlament/aufgaben/rechtsgrundlagen/go_btg (검색일 2022.7.4.)

• 연방의원 행위규정(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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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194754/587380ffe13174071810677313667e

a0/web_Verhaltensregeln_2021-data.pdf (검색일 2022.7.4.)

• 연방장관법(Bundesministergesetz: BMinG)

http://www.gesetze-im-internet.de/bming (검색일 2022.4.19.)

• 집회법[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Versammlungsgesetz)]

https://www.gesetze-im-internet.de/versammlg/BJNR006840953.html (검색일 2022.4.19.)

•소셜네트워크규제법(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 Act to Improve Enforcement of 

the Law in Social Networks, Network Enforcement Act)

www.gesetze-im-internet.de/netzdg/intex.html (검색일 2022.4.19.)

• 형법(Strafgesetzbuch: StGB)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stgb/englisch_stgb.html(검색일 

2022.4.19.)

• 방송국가협정(Rundfunkstaatsvertrag, Interstate Broadcasting Agreement)

https://germanlawarchive.iuscomp.org/?p=655 (검색일 2022.6.30.)

•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http://www.gesetze-im-internet.de/ao_1977/ (검색일 2022.4.19.)

• 선거심사법(Wahlprüfungsgesetz)

https://www.gesetze-im-internet.de/wahlprg/ (검색일 2022.7.27.)

•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https://www.gesetze-im-internet.de/estg/index.html (검색일 2022.7.27.)

 일본

• 헌법(日本国憲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

1CONSTITUTION (검색일 2022.4.19.)

•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

5AC1000000100 (검색일 2022.4.19.)

• 공직선거법 시행령(公職選挙法施行令)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

5CO000000089 (검색일 2022.4.19.)

• 공직선거법 시행규칙(公職選挙法施行規則)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

5M50000002013 (검색일 2022.4.19.) 

• 방송법(放送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

5AC0000000132#46 (검색일 2022.4.19.)

• 국가공무원법(国家公務員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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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C0000000120_20190914_501AC0000000037&openerCode=1 (검색일 2022.4.19.)

• 인사원규칙(人事院規則)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

4RJNJ14007000#1 (검색일 2022.4.19.)

• 중의원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설치법(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0

6AC0000000003 (검색일 2022.4.19.)

• 정치 분야 남녀 공동 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に関する法律)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30

AC1000000028 (검색일 2022.4.19.)

• 정당조성법(政党助成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0

6AC0000000005 (검색일 2022.4.19.)

• 정치자금규정법(政治資金規正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

3AC1000000194 (검색일 2022.4.19.)

 스페인

• 헌법(Constitution, Constitución Española)

https://www.boe.es/eli/es/lo/1985/06/19/5/con (검색일 2022.4.19.)

• 선거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Institutional Act, Ley Orgánica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LOREG)

https://www.boe.es/eli/es/lo/1985/06/19/5/con(검색일 2022.4.19.)

• 공무원기본법(del Estatuto Básico del Empleado Público, The Civil Service Basic Statute)

https://www.boe.es/eli/es/rdlg/2015/10/30/5/conI (검색일 2022.4.19.)

• 남녀간 실질 평등을 위한 조직법(Ley Orgánica 3/2007, de 22 de marzo, para la igualdad 

efectiva de mujeres y hombres)

https://www.boe.es/buscar/doc.php?id=BOE-A-2007-6115 (검색일 2022.4.19.)

• 정당법(Ley Orgánica 6/2002, de 27 de junio, de Partidos Políticos)

https://www.boe.es/eli/es/lo/2002/06/27/6/con (검색일 2022.4.19.)

• 정당자금법(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https://www.boe.es/eli/es/lo/2007/07/04/8/con (검색일 2022.4.19.)

 스웨덴

• 기본법 -정부구성법[Kungörelse om beslutad ny regeringsform, The Instrument of Government 

(1974:152)]

https://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kung

orelse-1974152-om-beslutad-ny-regeringsform_sfs-1974-152 (검색일 20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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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법 -언론의 자유법[Tryckfrihetsförordning, Freedom of the press(1949:105)]

https://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tryckf

rihetsforordning-1949105_sfs-1949-105 (검색일 2022.4.19.)

• 기본법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Yttrandefrihetsgrundlag, Fundamentals of freedom of expression 

(1991:1469)]

https://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yttran

defrihetsgrundlag-19911469_sfs-1991-1469 (검색일 2022.4.19.)

• 선거법[Vallag,The Elections Act(2005:837)]

https://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vallag

-2005837_sfs-2005-837 (검색일 2022.4.19.)

• 지방자치법[Kommunallag, Local Government Act(2017:725)]

https://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kom

munallag-2017725_sfs-2017-725 (검색일 2022.4.19.)

• 행정법[Förvaltningslag, Administrative Procedure Act(2017:900)]

https://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forval

tningslag-2017900_sfs-2017-900 (검색일 2022.4.19.)

• 재판절차법[Rättegångsbalk, Code of Judicial procedure(1942:740)]

https://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ratteg

angsbalk-1942740_sfs-1942-740 (검색일 2022.4.19.)

• 주민등록법[Folkbokföringslag, Population Registration Act(1991:481)]

https://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folkb

okforingslag-1991481_sfs-1991-481 (검색일 2022.4.19.)

• 정당자금투명성법[Lag om insyn i finansiering av partier, Act on Transparency of Party 

Financing(2018:90)]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

lag-201890-om-insyn-i-finansiering-av-partier_sfs-2018-90 (검색일 2022.4.19.)

• 정당재정지원법[Lag om statligt stöd till politiska partier, Act on State Financial Support 

ot Political Parties(1972:625)]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

lag-1972625-om-statligt-stod-till-politiska_sfs-1972-625 (검색일 2022.4.19.)

 스위스

• 헌법(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vom 18. April 1999, 

Federal Constitution of the Swiss Confederation)

https://www.fedlex.admin.ch/eli/cc/1999/404/de (검색일 2022.4.19.)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Federal Act on 

Political Rights)

https://www.fedlex.admin.ch/eli/cc/1978/688_688_688/de (검색일 20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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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관한 연방법(Bundegesetz über Radio und Fernsehen)

https://www.fedlex.admin.ch/eli/cc/2007/150/de (검색일 2022.4.19.)

• 연방인사법(Bundespersonalgesetz, Federal Personnel Act)

https://www.fedlex.admin.ch/eli/cc/2001/123/de (검색일 2022.4.19.)

•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https://www.fedlex.admin.ch/eli/cc/2017/501/de (검색일 2022.4.19.)

• 형법(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https://www.fedlex.admin.ch/eli/cc/54/757_781_799/de (검색일 2022.4.19.)

• 민법(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https://www.fedlex.admin.ch/eli/cc/24/233_245_233/de (검색일 2022.4.19.)

• 도로표지시행령(Signalisationsverordnug: SSV)

https://www.fedlex.admin.ch/eli/cc/1979/1961_1961_1961/de#id-13 (검색일 2022.7.1.)

• 재외스위스인과 기관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im Ausland(Auslandschweizergesetz, ASG), Federal Act on Swiss Persons 

and Institutions Abroad]

https://www.fedlex.admin.ch/eli/cc/1978/688_688_688/de (검색일 2022.7.15.)

• 재외스위스인과 기관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m Ausland (Auslandschweizerverordnung, V-ASG), Ordinance on Swiss Persons and 

Institutions Abroad]

https://www.fedlex.admin.ch/eli/cc/2015/654/de (검색일 2022.7.15.)

• 연방의회에 관한 법(Loi sur l’Assemblée fédérale, 171.10) 

https://www.fedlex.admin.ch/eli/cc/2003/510/de (검색일 2022.4.19.)

 캐나다

• 헌법(The Canadian Constitution)

https://laws-lois.justice.gc.ca/eng/const/ (검색일 2022.4.19.) 

• 선거법(Canada Elections Act)

hhttps://laws.justice.gc.ca/eng/acts/e-2.01/index.html (검색일 2022.4.19.) 

• 방송법(Broadcasting act)

https://laws.justice.gc.ca/eng/acts/B-9.01/index.html (검색일 2022.4.19.) 

• 라디오 규정(Radio Regulations)

https://laws.justice.gc.ca/eng/regulations/SOR-86-982/ (검색일 2022.4.19.)

• 텔레비전 규정(Television Broadcasting Regulations)

https://laws.justice.gc.ca/eng/regulations/SOR-87-49/ (검색일 2022.4.19.)

• 공무원법(Canada Public Service Employment Act)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p-33.01/ (검색일 2022.4.19.)

• 선거구획정조정법(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1964)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E-3/ (검색일 20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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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법(Parliament of Canada Act, 1985)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p-1/index.html (검색일 2022.4.20.)

 호주

• 헌법(The Constitution)

https://www.legislation.gov.au/Series/C2004Q00685 (검색일 2022.4.19.)

• 연방선거법(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https://www.legislation.gov.au/Series/C1918A00027 (검색일 2022.4.20.)

• 방송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https://www.legislation.gov.au/Series/C2004A04401 (검색일 2022.4.20.)

• 호주공영방송법(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ct, 1983)

https://www.legislation.gov.au/Series/C2004A027239 (검색일 2022.4.20.)

• 공무원법(Public Service Act, 1999)

https://www.legislation.gov.au/Series/C2004A00538 (검색일 2022.4.20.)

• 형법(Crimes Act, 1914)

https://www.legislation.gov.au/Series/C1914A00012 (검색일 2022.4.20.)

• 형사법(Criminal Code Act, 1995)

https://www.legislation.gov.au/Series/C2004A04868 (검색일 2022.9.5.)

• 소득세법((검색일 2022.7.27.)

 오스트리아

• 헌법(Bundes-Verfassungsgesetz, The Constitution)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

mmer=10000138 (검색일 2022.4.20.)

• 의회선거법(Nationalrats-Wahlordnung, NRWO, Federal Law on National Council 

Elections, 1992)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

mmer=10001199l (검색일 2022.4.20.)

• 선거권자 등록법(Gesamte Rechtsvorschrift für Wählerevidenzgesetz 2018)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

mmer=20009720 (검색일 2022.4.20.)

• 연방형법(Strafgesetzbuch: StGB, Federal Act on the actions punishable by legal 

punishment, 1974)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

mmer=10002296 (검색일 2022.4.20.)

• 상원절차규정(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Rules of Procedure of the Federal 

Council, 1988)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

mmer=10000976 (검색일 2022.4.20.)

• 하원절차규정에 관한 법(Geschäftsordnungsgesetz, Federal Law on the Rules of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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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National Council, 1975)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

mmer=10000576 (검색일 2022.4.20.)

• 정당자금법(Parteiengesetz: PartG, Federal Law on the Financing of Political Parties, 

2012)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

mmer=20007889 (검색일 2022.4.20.)

• 공직자청렴법(Unv-Transparenz-G, Federal Act on transparency and incompatibilities for 

the persons in the highest offices and other public officials)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

mmer=10000756 (검색일 2022.4.20.)

 벨기에

• 헌법(LA CONSTITUTION BELGE) 

https://www.senate.be/doc/const_fr.html (검색일 2022.4.20.)

• 선거법(12 AVRIL 1894. - CODE ELECTORAL)

https://www.ejustice.just.fgov.be/cgi_loi/change_lg_2.pl?language=fr&nm=18940412

55&la=F (검색일 2022.4.20.)

• 선거비용제한에 관한 법률(4 JUILLET 1989. - Loi relative à la limitation et au contrôle des 

dépenses électorales [engagées [pour l'élection de la Chambre des représentants]], 

ainsi qu'au financement et à la comptabilité ouverte des partis politiques)

http://www.ejustice.just.fgov.be/cgi_loi/change_lg_2.pl?language=fr&nm=198900041

8&la=F (검색일 2022.4.20.)

 칠레

• 헌법(DE LA CONSTITUCION POLITICA DE LA REPUBLICA DE CHILE)

https://www.leychile.cl/Navegar?idNorma=242302&idVersion= (검색일 2022.4.20.)

• 선거법(LEY ORGÁNICA CONSTITUCIONAL SOBRE VOTACIONES POPULARES Y 

ESCRUTINIOS)

https://www.leychile.cl/Navegar?idNorma=1108229&idVersion= (검색일 2022.4.20.)

• 선거비용관리법(LEY ORGÁNICA CONSTITUCIONAL SOBRE TRANSPARENCIA,LÍMITE Y 

CONTROL DEL GASTO ELECTORAL)

https://www.leychile.cl/Navegar?idNorma=1107658&idVersion= (검색일2022.4.20.)

• 선거인등록법(ORGÁNICA CONSTITUCIONAL SOBRE SISTEMA DE INSCRIPCIONES 

ELECTORALES Y SERVICIO ELECTORAL)

https://www.leychile.cl/Navegar?idNorma=1107717&idVersion= (검색일 2022.4.20.)

• 정당법(ORGÁNICA CONSTITUCIONAL DE LOS PARTIDOS POLÍTICOS)

https://www.leychile.cl/Navegar?idNorma=1107684&idVersion= (검색일 2022.4.20.)

• 지방선거법(ORGÁNICA CONSTITUCIONAL DE MUNICIPALIDADES)



836  ∙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https://www.bcn.cl/leychile/navegar?idNorma=251693 (검색일 2022.4.20.)

 체코

• 헌법(Ústava České republiky)

https://www.psp.cz/docs/laws/constitution.htmll (검색일 2022.4.20.)

• 선거법(o volbách do Parlamentu České republiky a o změně a doplnění některých 

dalších zákonů)

https://www.zakonyprolidi.cz/cs/1995-247 (검색일 2022.4.20.)

• 지방선거법(Zákon o volbách do zastupitelstev obcí a o změně některých zákonů)

https://www.zakonyprolidi.cz/cs/2001-491 (검색일 2022.4.20.)

• 형법(Zákon trestní zákoník)

https://www.zakonyprolidi.cz/cs/2009-40 (검색일 2022.4.20.)

• 정당법(Zákon o sdružování v politických stranách a v politických hnutích)

https://www.zakonyprolidi.cz/cs/1991-424 (검색일 2022.4.20.)

• 2021 특별선거법(Zákon o zvláštních způsobech hlasování ve volbách do Poslanecké 
sněmovny Parlamentu České republiky v roce 2021 a o změně některých zákonů)

https://www.zakonyprolidi.cz/cs/2021-296 (검색일 2022.4.20.)

 덴마크

• 헌법(The Constitutional Act of Denmark)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1953/169 (검색일 2022.4.20.)

• 의회선거법[Folketing(Parliamentary) Elections Act]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22/294 (검색일 2022.4.20.) 

• 선거위원회 절차규칙(Bekendtgørelse om forretningsorden for Valgnævnet)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20/1257 (검색일 2022.4.20.)

• 라디오 텔레비전 운영법(Bekendtgørelse af lov om radio- og fjernsynsvirksomhed m.v.)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20/1350 (검색일 2022.4.20.)

• 정당지원법[Bekendtgørelse af lov om økonomisk støtte til politiske partier m.v. 

(partistøtteloven)]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17/973 (검색일 2022.4.20.)

• 정당회계법[Bekendtgørelse af lov om private bidrag til politiske partier og 

offentliggørelse af politiske partiers regnskaber (partiregnskabsloven)]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19/139 (검색일 2022.4.20.)

• 형법(Bekendtgørelse af straffeloven)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19/976 (검색일 2022.4.20.)

• 지방선거법(Bekendtgørelse af lov om kommunale og regionale valg)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22/295 (검색일 2022.4.20.)

• 조세평가법[Bekendtgørelse af lov om påligningen af indkomstskat til staten 

(ligningsl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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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21/1735 (검색일 2022.4.20.)

• 의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규칙(Regler om tilskud til folketingsgrupperne)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117/10046 (검색일 2022.4.20.)

 에스토니아

• 헌법(Eesti Vabariigi põhiseadus,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Estonia, 2015)

https://www.riigiteataja.ee/akt/115052015002?leiaKehtiv (검색일 2022.4.20.)

• 의회선거법(Riigikogu valimise seadus, Riigikogu Election Act, 2016)

https://www.riigiteataja.ee/akt/106052016002?leiaKehtiv (검색일 2022.4.20.)

• 정당법(Erakonnaseadus, Political Parties Act, 1994)

https://www.riigiteataja.ee/akt/112072014039?leiaKehtiv (검색일 2022.4.20.)

• 형법(Karistusseadustik, Penal Code, 2015)

https://www.riigiteataja.ee/akt/123122014016?leiaKehtiv (검색일 2022.4.20.)

• 지방세법(Kohalike maksude seadus, Local Taxes Act, 1994) 

https://www.riigiteataja.ee/akt/13248286?leiaKehtiv (검색일 2022.4.20.)

• 비영리단체법(Mittetulundusühingute seadus)

https://www.riigiteataja.ee/akt/123052020006?leiaKehtiv (검색일 2022.4.20.)

• 소득세법(Tulumaksuseadus)

https://www.riigiteataja.ee/akt/126032021002?leiaKehtiv (검색일 2022.4.20.)

 핀란드

• 헌법(Constitution)

http://www.finlex.fi/fi/laki/ajantasa/1999/19990731 (검색일 2022.4.20.)

• 선거법(Vaalilaki, Election Act, 1998)

https://www.finlex.fi/fi/laki/ajantasa/1998/19980714 (검색일 2022.4.16.)

• 정당법(Puoluelaki, Act on Political Parties, 1969)

https://www.finlex.fi/fi/laki/ajantasa/1969/19690010 (검색일 2022.4.2.)

• 형법(Strafflag, Criminal law, 1889)

https://www.finlex.fi/sv/laki/ajantasa/1889/18890039001#L11 (검색일 2022.4.2.)

• 집회법(Kokoontumislaki, The assembly Act, 1999)

https://www.finlex.fi/fi/laki/ajantasa/1999/19990530 (검색일 2022.4.2.)

• 선거자금법(Laki ehdokkaan vaalirahoituksesta, Act on a Candidate’s Election Funding, 

2009)

https://www.finlex.fi/fi/laki/ajantasa/2009/20090273 (검색일 2022.4.2.)

• 언론자유법(Laki sananvapauden käyttämisestä joukkoviestinnässä, The law on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mass media, 2003) 

https://www.finlex.fi/fi/laki/ajantasa/2003/20030460 (검색일 2022.4.3.)

• 도로교통법(Laki liikennejärjestelmästä ja maanteistä, Law on the Transport System and 

Road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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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inlex.fi/fi/laki/ajantasa/2005/20050503 (검색일 2022.4.4.)

• 국가감사원법(Laki valtiontalouden tarkastusvirastosta, Law on the State Audit Office, 

2000)

https://www.finlex.fi/fi/laki/ajantasa/2000/20000676?search%5Btype%5D=pika&sear

ch%5Bpika%5D=Valtiontalouden%20tarkastusvirasto (검색일 2022.4.6.)

• 국가지원법(Valtionavustuslaki, 2001)

https://www.finlex.fi/fi/laki/ajantasa/2001/20010688 (검색일 2022.4.11.)

 그리스

• 헌법(Σύνταγμα, The Constitution of Greece)

https://www.hellenicparliament.gr/Vouli-ton-Ellinon/To-Politevma/Syntagma/(검색일 

2022.4.3.)

• 의회선거법(Κωδικοποίηση σ’ ενιαίο κείμενο των διατάξεων της νομοθεσίας για 

την εκλογή βουλευτών, PRESIDENTIAL DECREE 96/2007 Codification in a single 

text of the legislation for the election of Members of Parliament)

https://www.kodiko.gr/nomologia/document_navigation/370899 (검색일 2022.4.3.)

• 정치자금법(Χρηματοδότηση των πολιτικών κομμάτων από το κράτος. 'Εσοδα και 

δαπάνες, προβολή, δημοσιότητα και έλεγχος των οικονομικών των  πολιτικών 

κομμάτων και των υποψήφιων βουλευτών)

https://www.kodiko.gr/nomologia/document_navigation/179650 (검색일 2022.4.3.)

• 지방자치법 (Νέα Αρχιτεκτονική της ΑυτοΔιοίκησης και της Αποκεντρωμένης Δι

οίκησης - Πρόγραμμα Καλλικράτης)
https://www.kodiko.gr/nomologia/document_navigation/132966 (검색일 2022.4.3.)

• 형법 (Ποινικός Κώδικας)

https://www.kodiko.gr/nomologia/document_navigation/529099 (검색일 2022.4.3.)

• 형사소송법 (Κώδικα Ποινικής Δικονομίας)

https://www.kodiko.gr/nomologia/document_navigation/530491 (검색일 2022.4.3.)

• 소득세법 (ΚΩΔΙΚΑΣ ΦΟΡΟΛΟΓΙΑΣ ΕΙΣΟΔΗΜΑΤΟΣ)

https://www.kodiko.gr/nomothesia/document/250460 (검색일 2022.4.3.)

 헝가리

• 기본법(Magyarország Alaptörvénye, THE FUNDAMENTAL LAW OF HUNGARY, 2011)

https://njt.hu/jogszabaly/2011-4301-02-00 (검색일 2022.4.20.)

• 선거절차법(Törvény a választási eljárásról, Electoral Procedure, 2013)

https://njt.hu/jogszabaly/2013-36-00-00 (검색일 2022.4.20.)

• 의회선거법(Törvény az országgyűlési képviselők választásáról, Act on the Elections of 

Members of Parliament, 2011)

https://njt.hu/jogszabaly/2011-203-00-00 (검색일 2022.4.20.)

• 선거자금법(Törvény az országgyűlési képviselők választása kampányköltségeinek 

átláthatóvá tételéről, Act on Transparency of Campaign Costs related to the Election 



참고문헌 ∙   839

of the Members of the Parliament, 2013) 

https://njt.hu/jogszabaly/2013-87-00-00t (검색일 2022.4.20.)

• 정당운영법(Törvény a pártok működéséről és gazdálkodásáról törvény a pártok 

működéséről és gazdálkodásáró, 1989)

https://njt.hu/jogszabaly/1989-33-00-00 (검색일 2022.4.9.)

• 의회법(Törvény az Országgyűlésről, law on the Parliament, törvény az Országgyűlésről, 

2012)

https://njt.hu/jogszabaly/2012-36-00-00 (검색일 2022.4.10.) 

• 형법(Törvény a Büntető Törvénykönyvről, Criminal Code, 2012)

https://njt.hu/jogszabaly/2012-100-00-00 (검색일 2022.4.25.)

• 비정부조직법(törvény az egyesülési jogról, a közhasznú jogállásról, valamint a civil 

szervezetek működéséről és támogatásáról1, 2011) 

https://njt.hu/jogszabaly/2011-175-00-00 (검색일 2022.4.25.)

• 소득세법(törvény a személyi jövedelemadóról, 1995)

https://njt.hu/jogszabaly/1995-117-00-00.181 (검색일 2022.4.25.)

 아이슬란드

• 헌법(Stjórnarskrá lýðveldisins Íslands,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Iceland)

https://www.althingi.is/lagas/nuna/1944033.html (검색일 2022.4.16.)

• 선거법(Kosningalög, 2021)

https://www.althingi.is/lagas/nuna/2021112.html (검색일 2022.4.16.)

• 정치단체활동법(Lög um starfsemi stjórnmálasamtaka, Act on the Activities of Political 

Organizations, 2006)

https://www.althingi.is/lagas/nuna/2006162.html (검색일 2022.4.16.)

• 형법(Almenn hegningarlög, General penal code, 2015)

https://www.althingi.is/lagas/nuna/1940019.html (검색일 2022.4.16.)

• 미디어법(Lög um fjölmiðla, Act on the media, 2011)

https://www.althingi.is/lagas/nuna/2011038.html (검색일 2022.4.16.)

• 공익을 위한 국영방송, 대중매체에 관한 법률(Lög um Ríkisútvarpið, fjölmiðil í almannaþágu, 

Law on the National Broadcasting System, mass media in the public interest, 2013)

https://www.althingi.is/lagas/nuna/2013023.html (검색일 2022.4.16.)

• 소득세법(Lög um tekjuskatt, Income Tax Law, 2003)

https://www.althingi.is/lagas/nuna/2003090.html (검색일 2022.4.16.)

 아일랜드

• 헌법(CONSTITUTION OF IRELAND)

http://www.irishstatutebook.ie/eli/cons/en/html (검색일 2022.4.20.)

• 선거법(Electoral Act, 1992)

http://www.irishstatutebook.ie/eli/1992/act/23/enacted/en/print.html (검색일 2022.4.20.)

• 선거법(Electoral Ac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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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rishstatutebook.ie/eli/1997/act/25/enacted/en/html (검색일 2022.4.20.)

선거법 개정2001

https://www.irishstatutebook.ie/eli/2007/act/14/enacted/en/print (검색일 2022.4.20.)

선거법 개정2007

https://www.irishstatutebook.ie/eli/2007/act/14/enacted/en/print (검색일 2022.4.20.)

선거법 개정2012(정치자금, Political Funding) 

http://www.irishstatutebook.ie/eli/2012/act/36/enacted/en/print.html (검색일 2022.4.20.)

선거법 개정2017(선거구, Dáil Constituencies)

https://www.irishstatutebook.ie/eli/2017/act/39/enacted/en/print.html (검색일 2022.4.20.)

• 선거부패방지법 

https://www.irishstatutebook.ie/eli/2017/act/39/enacted/en/print.html (검색일 2022.4.20.)

• 아일랜드 공영방송 규정(BAI Code of Fairness, Objectivity & Impartiality in News and 

Current Affairs)

https://www.clare.fm/CodeFairnObjImpNewsCurAff[2017].pdf (검색일 2022.4.20.)

• BAI Rule 27(Broadcasting Authority of Ireland Rule 27 Guidelines for Coverage of 

General, Presidential, Seanad, Local & European Elections)

https://www.bai.ie/en/media/sites/2/dlm_uploads/2018/09/Rule27_ElectionGuide_v

Final_English.pdf (검색일 2022.4.29.)

• 방송법(BROADCASTING ACT)

http://revisedacts.lawreform.ie/eli/2009/act/18/revised/en/html (검색일 2022.4.20.)

• 우편방송서비스법(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ct, 1983)

https://www.irishstatutebook.ie/eli/1983/act/24/enacted/en/html (검색일 2022.4.20.)

• 지방선거규정(Local Elections Regulations, 1995)

http://www.irishstatutebook.ie/eli/1995/si/297/made/en/print (검색일 2022.4.20.)

• 쓰레기처리에 관한 법(Litter Pollution Act, 1997)

http://www.irishstatutebook.ie/eli/1997/act/12/enacted/en/html (검색일 2022.4.20.)

 이스라엘

• 기본법(의회,  ח ו ק י -ה י ס ו ד  ש ל  מ ד י נ ת  י ש ר א ל)
https://www.knesset.gov.il/laws/special/eng/basic2_eng.htm (검색일 2022.4.20.)

• 선거법(-1969 ח ו ק  ה בח י ר ו ת  ל כ נ ס ת  ]נ ו ס ח  מ ש ו ל ב [, ת ש כ "ט)
https://main.knesset.gov.il/Activity/Legislation/Laws/Pages/LawPrimary.aspx?t=lawla

ws&st=lawlaws&lawitemid=2000191 (검색일 2022.4.20.)

• 선거운동법(Election Law; Propaganda, 1959)

https://main.knesset.gov.il/Activity/Legislation/Laws/Pages/LawPrimary.aspx?t=lawla

ws&st=lawlaws&lawitemid=2000188 (검색일 2022.4.29.)

• 형법(Penal Law, 5737-1977)

https://main.knesset.gov.il/Activity/Legislation/Laws/Pages/LawPrimary.aspx?t=lawla

ws&st=lawlaws&lawitemid=2000479 (검색일 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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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법(-1992 חו ק  ה מ פ ל ג ו ת , ת ש נ "ב)
https://main.knesset.gov.il/Activity/Legislation/Laws/Pages/LawPrimary.aspx?t=lawla

ws&st=lawlaws&lawitemid=2000399 (검색일 2022.4.29.)

• 정당자금법(Political Parties Financing Law 5733-1973)

https://main.knesset.gov.il/Activity/Legislation/Laws/Pages/LawPrimary.aspx?t=lawla

ws&st=lawlaws&lawitemid=2000188 (검색일 2022.4.29.)

 이탈리아

• 헌법(Constitution of the Italian Republic)

https://www.senato.it/documenti/repository/istituzione/costituzione_inglese.pdf (검

색일 2022.4.29.)

• 하원선거법(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30 marzo 1957, n. 361, 

Approvazione del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a 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stato:decreto.del.presidente.della.repubblica

:1957-03-30;361!vig= (검색일 2022.4.29.)

• 상원선거법(DECRETO LEGISLATIVO 20 dicembre 1993, n. 533,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stato:decreto.legislativo:1993-12-20;533!vig

= (검색일 2022.4.29.)

•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관한 법[LEGGE 27 dicembre 2001, n. 459 Norme per l’esercizio 

del diritto di voto dei cittadini italiani residenti all’estero. (GU n.4 del 5-1-2002)]

https://www.normattiva.it/atto/caricaDettaglioAtto?atto.dataPubblicazioneGazzetta=

2002-01-05&atto.codiceRedazionale=002G0004 (검색일 2022.4.29.)

• 상하원 선거운동법[LEGGE 10 dicembre 1993, n. 515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GU n.292 del 

14-12-1993 - Suppl. Ordinario n. 112)]

https://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stato:legge:1993;515(검색일 

2022.4.29.)

• 선거선전법[LEGGE 4 aprile 1956, n. 212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GU n.87 del 11-4-1956)]

https://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stato:legge:1956;212(검색일 

2022.4.29.)

• 선거선전법 등의 개정[LEGGE 24 aprile 1975, n. 130 Modifiche al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ed alle norme per la presentazione delle candidature e delle 

liste dei candidati nonche’ dei contrassegni nelle elezioni politiche, regionali, 

provinciali e comunali. (GU n.113 del 30-4-1975)]

https://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stato:legge:1975-04-24;130 (검색일 

2022.4.29.)

• 선거미디어법[LEGGE 22 febbraio 2000, n. 28 Disposizioni per la parita’ di accesso ai 

mezzi di informazione durante le campagne elettorali e referendarie e per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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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unicazione politica.(GU n.43 del 22-2-2000)]

https://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stato:legge:2000-02-22;28!vig=(검색일 

2022.4.29.)

• 직접지원금 폐지 등에 관한 법[LEGGE 21 febbraio 2014, n. 13 Conversione in legge, con 

modificazioni, del decreto-legge 28 dicembre 2013, n. 149, recante abolizione del 

finanziamento pubblico diretto, disposizioni per la trasparenza e la democraticita’ dei 

partiti e disciplina della contribuzione volontaria e della contribuzione indiretta in 

loro favore. (14G00024) (GU n.47 del 26-2-2014)]

https://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stato:legge:2014-02-21;13!vig=4 (검색

일 2022.4.29.)

• 국고보조금 폐지, 민주주의와 정당의 투명성 및 자발적 기부 및 간접적 기부에 대한 규정(기부금규

정)[DECRETO-LEGGE 28 dicembre 2013, n. 149 Abolizione del finanziamento 

pubblico diretto, disposizioni per la trasparenza e la democraticita' dei partiti e 

disciplina della contribuzione volontaria e della contribuzione indiretta in loro favore. 

(13G00194) (GU n.303 del 28-12-2013 )]

https://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stato:decreto.legge:2013-12-28;149 

(검색일 2022.4.29.)  

• 소득세법(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22 dicembre 1986, n. 917 

Approvazione del testo unico delle imposte sui redditi.)

https://www.normattiva.it/atto/caricaDettaglioAtto?atto.dataPubblicazioneGazzetta=

1986-12-31&atto.codiceRedazionale=086U0917&atto.articolo.numero=0&qId=495db

922-efab-4d01-bef5-a4e4e1704c66&tabID=0.9348548190367822&title=lbl.dettaglioAt

to (검색일 2022.4.29.)  

 라트비아

• 헌법(Latvijas Republikas Satversme)

https://likumi.lv/ta/id/57980-latvijas-republikas-satversme (검색일 2022.4.29.)

• 선거법(Saeimas vēlēšanu likums)

https://likumi.lv/doc.php?id=35261 (검색일 2022.4.29.)

• 형법(Krimināllikums)

https://likumi.lv/ta/id/88966-kriminallikums (검색일 2022.4.29.)

• 정치자금법[Politisko organizāciju (partiju) finansēšanas likums, Law On Financing of 

Political Organizations(Parties)]

https://likumi.lv/doc.php?id=36189 (검색일 2022.4.29.)

• 선거운동법(Priekšvēlēšanu aģitācijas likums, Pre-election Campaign Law)

https://www.cvk.lv/upload_file/anglu/Pre_election_Campaign_Law.pdf (검색일 2022.4.29.)

• 정당법(Politisko partiju likums)

https://likumi.lv/doc.php?id=139367 (검색일 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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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투아니아

• 헌법(Lietuvos Respublikos Konstitucija, Constitution of Republic of Lithuania)

https://www.lrs.lt/home/Konstitucija/Konstitucija.htm#SUDEDAMOJIDALIS(검색일 

2022.4.29.)

• 선거법(Lietuvos Respublikos rinkimų kodekso patvirtinimo, įsigaliojimo ir įgyvendinimo 

konstitucinis įstatymas, Republic of lithuania law on elections to the seimas)

https://www.e-tar.lt/portal/legalAct.html?documentId=418f26f0082b11edb4cae1b158

f98ea5(검색일 2022.10.11.)

• 선거운동자금법(Lietuvos Respublikos politinių kampanijų finansavimo ir finansavimo 

kontrolės įstatymas)

https://www.e-tar.lt/portal/lt/legalAct/TAR.CF812DA6E814/asr (검색일 2022.4.29.)

• 형법(Lietuvos Respublikos baudžiamojo kodekso patvirtinimo ir įsigaliojimo įstatymas. 

Baudžiamasis kodeksas, criminal code of lithuania)

http://www.e-tar.lt/portal/lt/legalAct/TAR.2B866DFF7D43/asr (검색일 2022.4.24.)

 룩셈부르크

• 헌법(Constitution du Grand-Duché du Luxembourg)

http://legilux.public.lu/eli/etat/leg/recueil/constitution/20200519 (검색일 2022.4.29.)

• 의회, 유럽의회, 지방선거에 관한 통합법전(ÉLECTIONS LÉGISLATIVES, EUROPÉENNES ET 

COMMUNALES)

https://legilux.public.lu/eli/etat/leg/recueil/elections/202207295 (검색일 2022.8.1.)

• 정치 여론조사에 관한 법(Loi du 14 décembre 2015 relative aux sondages d'opinion 

politique et portant modification)

http://legilux.public.lu/eli/etat/leg/loi/2015/12/14/n3/jo (검색일 2022.4.29.)

 멕시코

•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ref/cpeum.htm (검색일 2022.4.29.)

• 선거법(LEY Gen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https://www.diputados.gob.mx/LeyesBiblio/ref/lgipe.htm (검색일 2022.4.29.)

• 선거범죄법(LEY General en Materia de Delitos Electorales)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ref/lgmde.htm (검색일 2022.4.29.)

• 정당법(LEY General de Partidos Políticos)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ref/lgpp.htm (검색일 2022.4.29.)

• 의회기본법(LEY ORGÁNICA DEL CONGRESO GENERAL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https://www.diputados.gob.mx/LeyesBiblio/ref/locg.htm (검색일 2022.4.29.)

• 의회내부규칙(REGLAMENTO PARA EL GOBIERNO INTERIOR DEL CONGRESO GEN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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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iputados.gob.mx/LeyesBiblio/ref/rgic.htm (검색일 2022.4.29.)

• 선거구획정 기준 및 운영규칙(ACUERDO del Consejo General del Instituto Nacional Electoral 

por el que se aprueban los aspectos metodológicos y técnico-operativos para la 

aplicación de criterios y reglas operativas para la Distritación Nacional 2021-2023.)

https://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640250&fecha=05/01/2022#gsc.tab=0 

(검색일 2022.4.29.)

 네덜란드

• 헌법(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The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2008)

https://wetten.overheid.nl/BWBR0001840/ (검색일 2022.4.25.)

• 선거법(Kieswet, Election Act)

https://wetten.overheid.nl/BWBR0004627/ (검색일 2022.4.5.)

• 하원절차규정(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Netherlands- Rules of Procedure)

 https://wetten.overheid.nl/BWBR0044975 (검색일 2022.4.5.)

• 정당자금법(Political parties financing act, Wet financiering politieke partijen)

https://wetten.overheid.nl/BWBR0033004/ (검색일 2022.4.23.)

• 형법(Wetboek van Strafrecht, criminal law) 

https://wetten.overheid.nl/BWBR0001854/ (검색일 2022.4.23.)

• 미디어법(Staatsblad van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Media act, 1987)

https://wetten.overheid.nl/BWBR0025028/ (검색일 2022.4.29)

• 소득세법(Wet inkomstenbelasting, Income Tax Act, 2001)

https://wetten.overheid.nl/BWBR0011353/ (검색일 2022.4.24.)

 뉴질랜드

• 헌법(Constitution Act, 1986)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86/0114/latest/DLM94204.html (검색일 

2022.4.19.)

• 선거법(Electoral Act, 1993)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3/0087/latest/DLM307519.html (검색일 

2022.4.5.)

• 선거규칙(Electoral Regulations, 1996)

http://www.legislation.govt.nz/regulation/public/1996/0093/latest/whole.html#DLM2096

78 (검색일 2022.4.17.)

• 의회절차규정(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2017)

https://www.parliament.nz/en/pb/parliamentary-rules/standing-orders/ (검색일 

2022.4.11.)

• 방송법(Broadcasting Act, 1989)

https://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89/0025/latest/DLM155365.html?src=qs 

(검색일 2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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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 헌법(Kongeriket Noregs grunnlov, The Constitution, as laid down on 17 May 1814 by 

the Constituent Assembly at Eidsvoll and subsequently amended, most recently in May 

2014)

https://lovdata.no/dokument/NL/lov/1814-05-17-nn (검색일 2022.4.29.)

• 선거법[Lov om valg til Stortinget, fylkesting og kommunestyrer(valgloven)]

https://lovdata.no/dokument/NL/lov/2002-06-28-57 (검색일 2022.4.29.)

• 선거규제규정[(Forskrift om valg til Stortinget, fylkesting og kommunestyrer (valgforskriften), 

Regulations relating to parliamentary and local government elections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Regulations)]

https://lovdata.no/dokument/SF/forskrift/2003-01-02-5 (검색일 2022.4.29)

• 선거매뉴얼(VALG/Election Manual – Overview of Election Rules)

https://www.regjeringen.no/contentassets/328b3cb156974d358f63319277a52837/ele

ction-manual-2019.pdf (검색일 2022.4.29.)

• 정당법[Lov om visse forhold vedrørende de politiske partiene (partiloven)]

https://lovdata.no/dokument/LTI/lov/2005-06-17-102 (검색일 2022.4.29.)

• 정당규제법[Forskrift om visse forhold vedrørende de politiske partiene (partilovforskriften)]

https://lovdata.no/dokument/LTI/forskrift/2014-02-05-107 (검색일 2022.4.29.)

• 형법[Lov om straff (straffeloven)]

https://lovdata.no/dokument/NL/lov/2005-05-20-28 (검색일 2022.4.29.)

• 방송법[Lov om kringkasting og audiovisuelle bestillingstjenester (kringkastingsloven]

https://lovdata.no/dokument/NL/lov/1992-12-04-127 (검색일 2022.4.29.)

• 언론책임법[Lov om redaksjonell uavhengighet og ansvar i redaktørstyrte journalistiske 

medier (medieansvarsloven]

https://lovdata.no/dokument/NL/lov/2020-05-29-59 (검색일 2022.4.29.)

• 소득세법[Lov om skatt av formue og inntekt (skatteloven)]

https://lovdata.no/dokument/NL/lov/1999-03-26-14 (검색일 2022.4.29.)

 폴란드

• 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Poland, 1997)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19970780483 (검색

일 2022.5.8.)

• 선거법(Kodeks wyborczy, Election Code, 2011)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110210112 (검색일 2022.5.23.)

• 정당법(Ustawa O Partiach polityvznych, Act of Political Parties. 1997)

http://www.sejm.gov.pl/prawo/partiepol/kon12.htm (검색일 2022.5.28.)

• 형법(Kodeks karny, The Penal Code, 2007)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19970880553 (검색일 

20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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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

• 헌법(Constitution of the Portuguise Republic Seventh Revision, 2005)

http://www.tribunalconstitucional.pt/tc/conteudo/files/constituicaoingles.pdf (검색일

2022.5.3.)

• 의회선거법(Lei Eleitoral para a Assembleia da República, Electoral Law for the Assembly 

of the Republic, Law No. 14/79)

https://dre.pt/web/guest/legislacao-consolidada/-/lc/34485975/view?q=14%2F79 (검

색일 2022.5.5.)

• 선거인등록법(Estabelece o novo regime jurídico do recenseamento eleitoral, 1999)

https://dre.pt/web/guest/legislacao-consolidada/-/lc/34432975/diploma?p_p_state=

maximized&rp=diploma (검색일 2022.5.5.)

• 정당과 선거운동 자금에 관한 법(Financing of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 campaigns, 2003)

https://dre.pt/web/guest/legislacao-consolidada/-/lc/view?cid=115127182 (검색일 

2022.5.29.)

• 평등에 관한 법(Lei da paridade nos órgãos colegiais representativos do poder político)

https://dre.pt/web/guest/legislacao-consolidada/-/lc/34530775/view?q=3%2F2006 

(검색일 2022.5.5.)

• 여론조사법(Lei Eleitoral para a Assembleia da República, Law for the publication or 

dissemination of opinion polls and surveys, 2000) 

https://dre.pt/dre/detalhe/lei/10-2000-303580 (검색일 2022.5.30.) 

• 형법(CÓDIGO PENAL Lei 59/2007, de 4 de Setembro)

https://dre.pt/web/guest/legislacao-consolidada/-/lc/34437675/view?q=C%C3%B3di

go+Penal (검색일 2022.5.7.)

 슬로바키아

• 헌법(ÚSTAVA SLOVENSKEJ REPUBLIKY)

https://www.ustavnysud.sk/ustava-slovenskej-republiky (검색일 2022.4.29.)

• 선거법(Zákon o podmienkach výkonu volebného práva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https://www.slov-lex.sk/pravne-predpisy/SK/ZZ/2014/180/ (검색일 2022.4.29.)

• 정당법(Zakon o politických stranách a politických hnutiach)

https://www.slov-lex.sk/pravne-predpisy/SK/ZZ/2005/85/ (검색일 2022.4.29.)

• 형법(TRESTNÝ ZÁKON, Criminal Code)

https://www.slov-lex.sk/pravne-predpisy/SK/ZZ/2005/300/ (검색일 2022.4.29.)

• 선거운동법(Zakon o volebnej kampani)

https://www.noveaspi.sk/products/lawText/1/82252/1/2 (검색일 2022.4.29.)

 슬로베니아

• 헌법(ustav, constitution of the republci of slovenia, 2013)

https://www.us-rs.si/legal-basis/constitution/?lang=en (검색일 202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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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선거법(Zakon o volitvah v državni zbo, National assembly election act, 2006)

http://www.pisrs.si/Pis.web/pregledPredpisa?id=ZAKO185 (검색일 2022.4.25.)

• 선거운동법(Zakon o volilni in referendumski kampanj, election and referendum 

campaign act, 2007)

http://www.pisrs.si/Pis.web/pregledPredpisa?id=ZAKO4749 (검색일 2022.4.25.)

• 선거구획정에 관한 법(Zakon o določitvi volilnih enot za volitve poslancev v državni z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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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최근 선거실시상황

1 영 국 (하원의원)1)

 선 거 일: 2019. 12. 12.

 투표인수: 32,014,110명

 투 표 율: 67.3%

 정당별 의석분포

정당명 득표율(%) 의석수

보수당(Conservative Party) 43.6 365

노동당(Labour Party) 32.08 202

스코틀랜드국민당(SNP) 3.88 48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11.55 11

민주연합당(Democratic Unionist Party) 0.76 8

신 페인(Sinn Féin) 0.57 7

기타 7.01 8

합계 100 650

2 미 국2)

 선 거 일: 2020. 11. 3.

 선거인수: 228,004,364명

 유효투표수: 161,303,109(70.75%)

1) House of Commons library. ‘General Election 2019: results and analysis.’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8749/ (검색일 2022.11.13.)

2) U.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LECTION ADMINISTRATION AND VOTING SURVEY 
2020 COMPREHENSIVE REPORT.’
https://www.eac.gov/sites/default/files/document_library/files/2020_EAVS_Report_Final_508c.pdf (검
색일 2022.11.25.)



914  ∙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상원의원 의석분포

정당명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의석수 의석수 의석수 의석수 득표수 득표율(%)

민주당(Democratic) 54 52 53 50 39,834,647 49.3

공화당(Republican) 44 48 45 48 38,011,916 47.0

기타 2 0 2 2 255,768 -

 하원의원 의석분포

정당명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의석수 의석수 의석수 의석수 득표수 득표율(%)

민주당(Democratic) 188 194 235 222 77,529,619 50.8

공화당(Republican) 247 241 199 213 72,760,036 47.7

※ 선거일: 2022.11.8.(2022.11.25. 기준 집계중)3)

선거인수: 239,470,150명

투표인수: 112,143,104명

투표율: 46.8%

- 상원의원: 민주당(Democratic) 50석, 공화당(Republic) 49석(총 100석, 4개주 집계중)

- 하원의원: 민주당(Democratic) 213석, 공화당(Republic) 221석(총 435석, 2개주 집계중)

3 프랑스

가. 상원의원4)

 선 거 일: 2022. 9. 24.

 정당별 의석분포

3) Reuters. ‘U.S. election results 2022.’
https://www.reuters.com/graphics/USA-ELECTION/RESULTS/dwvkdgzdqpm/ (검색일 2022.11.25.)
US Elections Project. ‘2022 General Election.’ 
https://www.electproject.org/2022g (검색일 2022.11.25.)

4) Public Sénat. ‘Groupes politiques : à quoi ressemble le nouveau Sénat ?(Political groups: what does 
the new Senate look like?)’.
https://www.publicsenat.fr/article/parlementaire/groupes-politiques-a-quoi-ressemble-le-nouveau-s
enat-184918 (검색일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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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 의석수

공화당(Les Républicains) 148

사회생태공화당(Socialiste, Écologiste et Républicain) 65

중도연합(Union centriste: UC) 54

레퓌블리크 앙 마르슈(La République en marche!: LREM) 23

유럽민주와사회집회당(Rassemblement Démocratique et Social Européen: RDSE) 15

공산,공화,시민,환경연합(Communiste républicain citoyen et écologiste: CRCE) 15

무소속상원연합(Les Indépendants) 13

생태주의연합(Ecologistes) 12

기타 3

합계 348

나. 하원의원5)

 선 거 일: 2022. 6. 12.(1차 투표) 및 6. 19.(2차 투표)

구분 1차 투표 2차 투표

등록선거인수 48,953,748명 48,589,360명

투표인수(투표율) 23,256,207명(47.51%) 22,464,276명(46.23%)

무효투표수 511,499 1,716,806

유효투표수 22,744,708 20,747,470

 정당별 의석분포

– 1차 투표

정  당  명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여당연합(Ensemble) 5,857,364 25.66 4

신민중생태사회연합
(Nouvelle Union populaire écologique et sociale)

5,836,079 25.75 1

합계 11,693,443 51.41 5

5) Ministère de l'Intérieur. ‘Résultats des élections législatives 2022(Results of the 2022 legislative 
elections).’ 
https://www.interieur.gouv.fr/Elections/Les-resultats/Legislatives/elecresult__legislatives-2022/(path)
/legislatives-2022/FE.html (검색일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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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투표

4 독 일 (하원의원)6)7)

 선 거 일: 2021. 9. 26.

 선거인수: 61,181,072명

 투표인수: 46,854,508명(76.5%)

 무효투표수: 1차(지역구) - 412,485, 2차(비례) - 492,495

 유효투표수: 1차(지역구) - 46,442,023, 2차(비례) - 46,362,013

 정당별 의석분표

정당명
득표율(%) 의석수

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 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 합계 득/실
사회민주당(SDP) 26.39 25.74 121 85 206 +53
기독민주연합(CDU) 22.54 18.9 98 54 152 -48
녹색당(Grüne) 13.95 14.75 16 102 118 +51
자유민주당(FDP) 8.72 11.46 0 92 92 +12
독일을 위한 대안(AfD) 10.13 10.34 16 67 83 -11
기독사회연합(CSU) 6.01 5.17 45 0 45 -1
좌파당(Die Linke) 4.98 4.89 3 36 39 -30
사우스슐레스비히유권자협회(SSW) 0.08 0.12 0 1 1 +1

합계 81.73 81.19 299 437 736 +27

※ 법정의석수는 598석(지역구 299, 비례대표 299)이나 초과의석 34석, 보정의석 104석으로 선거 결과 총 736석이 됨.

6) Der Bundeswahlleiter. ‘Bundestag election 2021.’ 
https://www.bundeswahlleiter.de/en/bundestagswahlen/2021/ergebnisse/bund-99.html (검색일 2022.11.15.)

7) Der Bundeswahlleiter. ‘Results of the representative electoral statistics.’
https://www.bundeswahlleiter.de/en/bundestagswahlen/2021/ergebnisse/repraesentative-wahlstatisti
k.html (검색일 2022.11.15.)

정당명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여당연합(Ensemble!) 8,002,407 38.57 244

신민중생태사회연합
(Nouvelle Union populaire écologique et sociale)

6,556,711 31.6 127

전국연합(Rassemblement National) 3,589,465 17.3 89

공화당(Les Républicains) 1,447,838 6.98 61

기타좌파(Divers gauche) 443,282 2.14 22

지역주의(Régionaliste) 264,779 1.28 10

기타우파 231,071 1.11 10

기타중도 99,145 0.48 4

민주당무소속연합(Union des Démocrates et des Indépendants) 64,443 0.31 3

기타극우 19,306 0.09 1

기타(Divers) 18,295 0.09 1

합계 20,718,447 99.86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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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본

가. 참의원선거8)

 선 거 일: 2022. 7. 10.

구분 선거구 비례대표

선거권자수 105,019,203명 105,019,203명

투표자수 54,659,032명 54,653,462명

투표율 52.05% 52.04%

무효투표수 1,479,020 1,626,202

유효투표수 53,180,012 53,027,260

 정당별 의석분포

정당명
선거결과 총 의석수

(기존의석포함)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 획득의석합계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 45 18 63 119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 10 7 17 39

공명당(公明党) 7 6 13 27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 4 8 12 21

일본공산당(日本共産党) 1 3 4 11

국민민주당(国民民主党) 2 3 5 10

레이와신센구미(れいわ新選組) 1 2 3 5

사회민주당(社会民主党) 0 1 1 1

기타 0 2 2 3

무소속 5 0 5 12

합계 75 50 125 248

나. 중의원선거9)

 선 거 일: 2021. 10. 30.

 선거인수: 105,019,203명

 투표인수: 54,653,462명(52.05%)

구분 선거구 비례대표

선거권자수 105,224,103명 105,224,103명

투표자수 58,900,259명 58,891,345명

투표율 55.98% 55.97%

무효투표수 1,443,227 1,425,366

유효투표수 57,457,032 57,465,979

8) 総務省. ‘令和4年7月10日執行　参議院議員通常選挙　発表資料.’
https://www.soumu.go.jp/senkyo/26sansokuhou/index.html (검색일 2022.11.15.)

9) 総務省. ‘衆議院議員総選挙・ 高裁判所 裁判官国民審査結果調(General Election of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upreme Court Judges National Examination Results).’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76531.pdf (검색일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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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별 의석분포

정당명 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 총의석수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 187 72 259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 57 39 96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 16 25 41

공명당(公明党) 9 23 32

국민민주당(国民民主党) 6 5 11

일본공산당(日本共産党) 1 9 10

레이와신센구미(れいわ新選組) 0 3 3

사회민주당(社会民主党) 1 0 1

무소속 12 - 12

합계 289 176 465

6 스페인

가. 상원의원선거10)

 선 거 일: 2019. 11. 10.

 선거인수: 25,199,906명

 투표인수: 24,190,917명(67.59%)

 정당별 의석분포

정당명 의석수

사회당(PSOE) 92

국민당(PP) 84

카탈루냐 공화좌파당(ERC–Sobiranistes) 11

바스크민족당(Basque Nationalist Party: EAJ-PNV) 9

통합 나바르(NA+) 3

카탈루냐 위해 함께(JxCat–Junts)1 3

Teruel Exists 2

VOX(Vox) 2

바스크 지역연합(EH Bildu) 1

고메라 사회주의자 그룹(ASG) 1

합계 208

10) Election Guide. ‘Kingdom of Spain, Election for Senado(Spanish Senate).’
https://www.electionguide.org/elections/id/3360/ (검색일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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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원의원선거11)

 선 거 일: 2019. 11. 10.

 선거인수: 35,338,068명

 투표인수: 24,831,865명(68.95%)

 무효투표수: 466,014

 유효투표수: 24,365,851

 정당별 의석분포

정당명 의석수

사회당(PSOE) 120

국민당(PP) 88

Vox 52

United We Can 26

시민당 10

카탈루냐 공화좌파당(ERC–Sobiranistes) 13

카탈루냐 위해 함께(JxCat–Junts)5 8

United We Can 7

바스크민족당(Basque Nationalist Party: EAJ-PNV)
우리가 할 수있는 공통의 변화(ECP)

7

바스크 지역연합(EH Bildu) 5

More Country-Team 2

Popular Unity Candidacy–For Rupture (CUP–PR) 2

In Common - United We Can 2

Navarre 연합 2

Canary 연합 2

Month Commitment 1

Galician Nationalist Bloc 1

Cantabria 지역당 1

Teruel Exists 1

합계 350

11) Election Guide. ‘Kingdom of Spain, Election for Congreso de los Diputados(Spanish Congress of 
Deputies).’
https://www.electionguide.org/elections/id/3359/ (검색일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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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웨덴12)

 선 거 일: 2022. 9. 1.

 선거인수: 7,775,390명

 투표인수: 6,547,801명(84.21%)

 무효투표수: 69,831

 유효투표수: 6,477,970

 정당별 의석분포

정당명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 S) 1,964,474 30.33 107

스웨덴민주당(Sweden Democrats: SD) 1,330,325 20.54 73

온건당(Moderate Party: M) 1,237,428 19.1 68

좌파당(Left Party: V) 437,050 6.75 24

중앙당(Centre Party: C) 434,945 6.71 24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s: KD) 345,712 5.34 19

녹색당(Green Party: MP) 329,242 5.08 18

자유당(Liberal Party: FP) 298,542 4.61 16

기타 - 1.54

합계 6,477,970 98.46 349

8 스위스(하원의원선거)13)

 선 거 일: 2019. 11. 29.

 선거인수: 5,460,268명

 투표인수: 2,462,581명(45.1%)

12) Valmyndigheten. ‘Val till riksdagen 2022-09-11 Röster och mandat för partierna(Elections to the 
Riksdag 2022-09-11 Votes and mandates for the parties).’
https://resultat.val.se/protokoll/protokoll_Val_20220911_00_RD.pdf (검색일 2022.11.14.)

13) Federal Statistical Office. ‘Federal election year – Election website of the FSO.’
https://www.wahlen.admin.ch/en/ch// (검색일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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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별 의석분포

정당명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스위스인민당 (Swiss People’s Party: SVP/UDC) 620,343 25.6 53

사회주의당(Socialist Party: SP/PS) 408,128 16.8 39

개혁민주당(Radical-Democratic Party: FDP/PRD) 366,303 15.1 29

녹색당(Green Party: GPS/PES) 319,988 13.2 28

기독민주인민당(Christian-Democratic People’s Party: CVP/PDC) 275,842 11.4 25

자유녹색당(Liberal Green Party: GLP/PVL) 189,162 7.8 16

보수민주당(Conservative Dmocratic Party: BDP/PBD) 59,206 2.4 16

기타 - 7.7 6

합계 2,462,581 100 212

9 캐나다 (하원의원선거)14)

 선 거 일: 2021. 9. 20.

 선거인수: 25,939,742명

 투표인수: 27,366,297명(62.25%)

 정당별 의석분포

정당명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자유당(Liberal Party of Canada) 5,556,629 32.6 160

보수당(Conservative Party of Canada) 5,747,410 33.7 119

퀘벡블록(Bloc Québécois) 1,301,615 7.6 32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 3,036,348 17.8 25

녹색당(Green Party of Canada) 396,988 0.6 2

합계 16,038,990 92.3 338

14) Elections Canada. ‘September 20, 2021 General Election National Results.’
https://www.elections.ca/enr/help/national_e.htm (검색일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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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 주 15)16)

가. 상원의원선거

 선 거 일: 2022. 5. 21

 선거인수: 17,213,433명

 투표인수: 13,389,330명(77.78%)

 무효투표수: 532,003

 유효투표수: 12,857,327

 정당별 의석분포

정당명 득표율(%) 획득의석수
총 의석수

(기존의석포함)

호주노동당(Australian Labour Party: ALP) 30.09 15 26

자유당(Liberal) 7.00 7 15

호주녹색당(Australian Greens) 12.66 6 12

자유당/국민당연합(Liberal/National joint ticket) 19.93 5 11

퀸즐랜드자유국민당(Liberal National Party of Queensland) 7.06 2 5

원네이션(One Nation) 4.29 1 2

기타 - 4 5

합계 - 40 76

나. 하원의원선거

 선 거 일: 2022. 5. 21

 선거인수: 17,213,433명

 투표인수: 15,461,379명(89.82%)

 무효투표수: 802,337

 유효투표수: 14,659,042

15) AEC. ‘Senate results.’
https://results.aec.gov.au/27966/Website/SenateResultsMenu-27966.htm (검색일 2022.11.25.)

16) AEC. ‘House of Representatives - final results.’ 
https://results.aec.gov.au/27966/Website/HouseDefault-27966.htm (검색일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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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별 의석분포

정당 득표율(%) 의석수

호주노동당(Australian Labour Party: ALP) 32.58 77

자유당(Liberal) 23.89 27

퀸즐랜드자유국민당(Liberal National Party of Queensland) 8.00 21

국민당(The Nationals) 3.60 10

무소속 5.29 10

호주녹색당(Australian Greens) 12.25 4

캐터당(Katter’s Australian Party: KAP) 0.38 1

중앙 연합(Centre Alliance) 0.25 1

합계 86.24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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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각국의 투표용지

1 영 국17)

17) Legislation.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Ballot Paper) Regulations. 2015」
http://www.legislation.gov.uk/ukdsi/2015/9780111126998/contents (검색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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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국18)

18) WAGONER COUNTY. AMERICAN-TRIBUNE. ‘Get your sample ballot for Tuesday's general election.’
https://www.tulsaworld.com/communities/wagoner/news/get-your-sample-ballot-for-tuesday-s-ge
neral-election/article_f8bb6fcb-3680-51f7-9577-3e2da2638deb.html (검색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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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19)

19) MINUTES. ‘Résultats législatives 2022 : A Paris, ça ne rigole pas pour Stanislas Guérini et Laurent 
Baffie(Legislative results 2022: In Paris, it's no joke for Stanislas Guérini and Laurent Baffie).’
https://www.20minutes.fr/elections/3306331-20220613-resultats-legislatives-2022-paris-ca-rigole- 
stanislas-guerini-laurent-baffie (검색일 2022.11.14.)
GOMET. ‘Législatives à Marseille : la Nupes en tête dans quatre circonscriptions(Legislative in 
Marseille: Nupes in the lead in four constituencies).’
https://gomet.net/resultats-legislatives-a-marseille-la-nupes-en-tete-dans-quatre-circonscriptions/ 
(검색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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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 일20)

20) RFI. ‘What’s at stake in next week’s crucial German elections?’
http://en.rfi.fr/europe/20170917-what-s-stake-next-week-s-crucial-german-elections (검색일 2022.11.10.)



928  ∙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5 일 본21)

21) 読売新聞. ‘参議院選挙が公示、増える期日前投票…前回衆院選は２０５７万人が利用(Announcement of House of Councilors 
election, increase in early voting).’
https://www.yomiuri.co.jp/election/sangiin/20220411-OYT1T50043/ (검색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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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페인

 상원의원22)

22) el pais. ‘Los partidos no logran un acuerdo para abaratar la campaña del 10-N(The parties do not 
reach an agreement to lower the price of the 10-N campaign).’
https://elpais.com/politica/2019/10/02/actualidad/1570014693_446597.html (검색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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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의원23)

23) Wikipedia. ‘Elecciones en España(Elections in Spain).’
https://es.wikipedia.org/wiki/Elecciones_en_Espa%C3%B1a (검색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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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웨덴24)

24) Wikipedia. ‘Elections in Sweden.’
https://en.wikipedia.org/wiki/Elections_in_Sweden (검색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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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위스25)

25) CANTON ZURICH. ‘Wahlanleitung: Wie wähle ich richtig(How to choose: How do I choose)?’
https://gruene-zh.ch/wahlanleitung-wie-waehle-ich-richtig (검색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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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캐나다 26)

26) Elections Canada. ‘New ballot.’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ele&dir=pas/43ge/spr/acc&document=newBal&lang
=e (검색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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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 주

 상원의원27)

27) Parliament of Austrailia. ‘Odgers' Australian Senate Practice. CHAPTER 4. Elections for the Senate.’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Senate/Powers_practice_n_procedures/Odgers_Australia
n_Senate_Practice/Chapter_04 (검색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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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의원28)

28) ELECTORAL COMMISSION SA. ‘How to complete your ballot papers.’
https://www.ecsa.sa.gov.au/voting/how-to-complete-your-ballot-papers (검색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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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스트리아29)

12 벨기에 30)

29) LEXPERA. 「Siyasi Partiler Kanunu(Law on Political Parties)」
https://www.lexpera.com.tr/mevzuat/kanunlar/siyasi-partiler-kanunu-2820 (검색일 2022.11.10.)

30) Service public fédéral Intérieur, Direction des Elections. ‘CHAMBRE DES REPRESENTANTS 
CIRCONSCRIPTION ELECTORALE DU BRABANT WALLON(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ORAL DISTRICT OF WALLOON BRABANT).’
https://elections.fgov.be/sites/default/files/inline-files/BW_Chambre-2019_Mise-en-page-1.pdf 
(검색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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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칠 레31)

31) SERVEL. ‘FACSIMIL_DIPU_DIST_20_BIOBIO_FGokOK.’
https://oficial.servel.cl/wp-content/uploads/2021/10/08_DIPU_DIST_20_BIOBIO.pdf (검색일 2022.11.10.)



938  ∙  2022년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14 체 코32)

32) Ministerstvo vnitra České republiky. ‘Vzory hlasovacích lístků(Sample ballots)2021.’
https://www.mvcr.cz/volby/clanek/vzory-hlasovacich-listku-2021.aspx (검색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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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덴마크33)

33) Retsinformation. 「Bekendtgørelse om stemmesedler til brug ved folketingsvalg(Proclamation on 
ballot papers for use in general elections)」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17/1519 (검색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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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에스토니아34)

34) Riigi Teataja. ‘Hääletamissedeli ja elektroonilise hääle vormi kehtestamine Riigikogu valimisteks 
(Establishing the ballot and electronic vote format for Riigikogu elections).’
https://www.riigiteataja.ee/akt/310102018001 (검색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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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핀란드35)

18 그리스36)

35) this is Finland. ‘COFFEE, MACHINES AND AN ARRAY OF PARTIES GO INTO FINLAND’S 
PARLIAMENTARY ELECTION.’
https://finland.fi/life-society/coffee-machines-and-an-array-of-parties-go-into-finlands-parliamen
tary-election (검색일 2022.11.25.)
File:Valbås med riksdagskandiidater Finland 2019.jpg
Wikimedia Commons. 'Valbås med riksdagskandiidater Finland 2019(Polling booth with parliamentary 
candidates Finland 2019).'
https://fi.wikipedia.org/wiki/Eduskuntavaalit#/media/Tiedosto:Valb%C3%A5s_med_riksdagskandiid
ater_Finland_2019.jpg (검색일 2022.11.25.)

36) ΠΑΤΡΙΣ. ‘Πυρετός για τα ψηφοδέλτια: Οι σίγουροι, οι προτεινόμενοι, οι εκπλήξεις και 
οι ελλείψεις(Ballot fever: The sures, the favorites, the surprises and the misses).’
https://www.patris.gr/2019/06/06/pyretos-gia-ta-psifodeltia/ (검색일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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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헝가리37)

20 아이슬란드38)

37) infostart. ‘Így fognak kinézni a pártlistás szavazólapok az április 3-i választásokon - fotó(This is what 
the party list ballots will look like in the April 3 elections - photo).’
https://infostart.hu/valasztas-2022/2022/03/04/igy-fognak-kinezni-a-partlistas-szavazolapok-az-ap
rilis-3-i-valasztasokon-foto (검색일 2022.9.16.)

38) Voanews. ‘Iceland Holds Parliamentary Elections as Nation Tries to Overcome Scandal.’
https://www.voanews.com/europe/iceland-holds-parliamentary-elections-nation-tries-overcome-s
candal (검색일 2022.10.21.)



부 록 ∙   943

21 아일랜드39)

39) gov.ie. ‘Sample Ballot Paper - General Election 2020.’
https://www.gov.ie/en/publication/150b3-sample-ballot-paper-general-election-2020/ (검색일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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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스라엘40)

40) Wikemedia commons. ‘Israeli legislative election 2019 ballot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Israeli_legislative_election_2019_ballots_(2).jpg (검색일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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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탈리아41)

41) Dipartimento per gli Affari Interni e Territoriali. ‘Elezioni politiche 2018. Schede elettorali(Political 
elections 2018. Ballot papers).’
https://dait.interno.gov.it/elezioni/documentazione/elezioni-politiche-2018-schede-elettorali (검색
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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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라트비아42)

42) Latviesi. ‘Sākas kandidātu sarakstu iesniegšana Saeimas vēlēšanā(The submission of candidate lists 
for the Saeima elections begins).’
https://www.latviesi.com/jaunumi/sakas-kandidatu-sarakstu-iesniegsana-saeimas-velesanam (검색일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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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리투아니아43)

43) Lietuvos Respublikos vyriausioji rinkimų komisija. ‘2020 M. SPALIO 11 D. LIETUVOS RESPUBLIKOS 
SEIMO RINKIMAI(OCTOBER 11, 2020 SEIMAS ELECTIONS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https://www.vrk.lt/documents/10180/714176/Easy+to+read_2020.pdf/328f6f93-492f-4fc3-8cc9-ee3
10ca1bf81(검색일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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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룩셈부르크44)

44) radio 100,7. Bléck op de Panachage(Look at the panachage).
https://www.100komma7.lu/article/aktualiteit/bleck-op-de-panachage (검색일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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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멕시코45)

45) centralelectoral. ‘Aprueba INE modelo de boletas y documentación electoral para el Proceso Electoral 
2020-2021(INE approves model ballots and electoral documentation for the 2020-2021 Electoral 
Process).’
https://centralelectoral.ine.mx/2021/01/29/aprueba-ine-modelo-de-boletas-y-documentacion-elec
toral-para-el-proceso-electoral-2020-2021/ (검색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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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노르웨이46)

46) LOVDATA. 「Forskrift om valg til Stortinget, fylkesting og kommunestyrer(valgforskriften)[Regulations 
on elections to the Storting, county councils and municipal councils(election regulations)]」 §19b
https://lovdata.no/dokument/SF/forskrift/2003-01-02-5 (검색일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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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네덜란드47)

47) DutchNews. ‘Who can vote and for whom? How the Dutch electoral system works.’
https://www.dutchnews.nl/features/2017/01/who-can-vote-and-for-whom-how-the-dutch-electora
l-system-works/ (검색일 2022.9.11.)
Joop. 'Nederlands stembiljet te groot, ondemocratisch, te weinig vrouwen(Dutch ballot paper too 
big, undemocratic, too few women).’
https://joop.bnnvara.nl/nieuws/stembiljet-groot-ondemocratisch-vrouwen (검색일 202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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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뉴질랜드48)

48) New Zealand Legislation. 「Electoral Regulations, 1996」 schedule1, Form14
https://www.legislation.govt.nz/regulation/public/1996/0093/latest/whole.html (검색일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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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폴란드49)

49) Wnp. ‘Jak głosować w wyborach parlamentarnych?(How to vote in parliamentary elections?)’
www.wnp.pl/parlamentarny/wydarzenia/jak-glosowac-w-wyborach-parlamentarnych,42413.html(검
색일 20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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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포르투갈50)

50) ePortugal. ‘VOTING IN PORTUGUESE ELECTION.’
https://eportugal.gov.pt/en/cidadaos/votar (검색일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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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슬로바키아51)

51) topky.sk. ‘VOĽBY 2020: Fotografovanie upraveného hlasovacieho lístka porušuje tajnosť voľby 
(ELECTION 2020: Photographing a modified ballot violates the secrecy of the election).’
https://www.topky.sk/gl/643371/2566759/VOLBY-2020--Fotografovanie-upraveneho-hlasovacieho
-listka-porusuje-tajnost-volby (검색일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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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슬로베니아52)

52) 24ur.com, Vse pravice pridržane. ‘Težave na volitvah: glasovnic ponekod zmanjkalo, 20 domnevno 
odtujenih(Problems at the elections: ballots ran out in some places, 20 allegedly alienated).’
https://www.24ur.com/novice/volitve/tezave-na-volitvah-glasovnic-ponekod-zmanjkalo-20-tudi-od
tujenih.html (검색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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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튀르키예53)

53) Anadolu Agency. ‘Oy pusulaları PTT'ye emanet(The ballots are entrusted to the PTT).’
https://www.aa.com.tr/tr/secim-2018/oy-pusulalari-pttye-emanet/1163428 (검색일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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